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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 책자는 주독한국대사관이 작성 .송부한 자료를

통일원이 정책개발 자료로 찰용하기 위해 복제 譽

발간한 것입니다 출

o 독일정부는 통독4주년을 맞아 구 동독이 남겨놓은

잔재와 독일통일과정 ? 통일후 각 분야에서의 통합

실현과정t 신연방주(구동독지역)의 재건현황 등

을 크게 9개분야로 나누어 집대성한 공식보고서

인 r독일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 Jl

(Materialien zur Deutschen Einheit un d z u m

Au fb a u in de n neuen Bundeslaendern) 을 발표

한 바 있습니다 출

o 본 책자에는 이 보고서가 전문 번역되어 수록되었

으며> 관련 통계가 부록(독어원문)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를

아무조록 본 책자가 독일통일과 남북한 통일문제

해결에 관심있는 분들이나 관계전문가들의 연구에

적극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聲

통 일 정 책 실





피 을 내 면 서

통일 네돌을 맞은 독일은 안으로 내적 통합을 완성하기 위해 꾸준히 b U

력하는 한편, 밖으로는 유럽과 세계 무대에서 인류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그 역할과 책임을 점차 넓혀가고 있습니다 燎

물른 통일후 4년동안 독일정부와 국민들은 생활근거가 구 동 .서독 어느

쪽인가를 불문하고 통일 당시에 예상 또는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어려

움을 겪어 왔습니다. 여러가지 시행착오도 없지 않았습니다. 또한 통일과정

과 통일후의 정책올 둘러싸고 가부에 관한 논란도 많았습니다. 통일 당시에

가졌던 환회와 벅찬 기대에 비하석 실망을 갖게 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낙

후된 산업에서 환경오염에 이르기까지 4o년간의 공산주의 독재체제와 부실

한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고> 이를 치유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올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출

그러나 를독 네돌을 맞게 되는 오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제도적 통합

이 환성 단계에 이르고, 구동독지역에 그동안 기울 던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과 경제 재건을 위한 투자와 노력이 성과를 거를게 되면서 독일의 경

제도 침체에서 벗어나 성장가도에 접어 들었습니다. 이제 독일 정부와 국민

은 차출 자신감올 더하고 미래에 대한 더욱 큰 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諒

금년 봄에t 독일 정부는 이러한 구동독이 남겨 놓은 잔재와 독일 통일 과

정, 통일 후 각 분야에서의 통합 실현과정> 신연방주(구동독지역)의 재건현

황 등을 집대성한 공식보고서로서, r독일 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

료집J (Materialien zur Deutschen Einheit und z u m Aufbau in den n e u e n

Bundeslandem)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분단시절 서독정부는 l968년부터 l989년까지 동서독의 생활 실태t 내독간

교류 .협력, 동독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 상황 등 r분단독일의 민족현



황J 을 매년 연방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간헐적으로(5차례) 민족

현황 보고서와 함께 방대한 특별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

연방수상실의 주관하에 독일정부 전 부처의 통독관련 실무자들이 참여하

여 작성한 이번 자료집은, '89년 동독 붕괴시부터 '93년 7월 말까지의 독일

통일 과정과 내적통합의 실현 및 구동독지역의 재건올 위한 독일 정부의

제반 조치 및 그 성과를, 크게 9개 분야로 나누어 각종 실증적인 통계를 제

시하며 상세하게 기술한 방대한 책자입니다 출

l99o년부터 지금까지 4년여동안 독일 통일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들을 착

실하게 수집.분석하는 한편, r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J 등 7권의 자료집

을 이미 편찬한 바 있는 주독대사관은 동 자료집을 전문 번역하여 r독일

통일 백서J 라는 이름으로 여릴번째의 통일정책 자료집올 발간하게 되었습

니다.

자유와 민주를 바탕으로 한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 일은 우리민족의 숙

를입니다. 물른우리의 경우는 독일과 비교하여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많습니다만, 과거 동독의 상황과 독일통일의 과?에 대한심층적 연구는

우리의 통일 준비 과정에 있어서 도움이 큰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합

니다.

아무조록 이 책자가 우리 정부의 관련부서의 통일정책 수립에는 물른이

거니와 연구기관, 학자와 전문가 여러분들의 연구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

니ct.

1994. 10. 3

주 독 대 사 를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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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서 른

l99o년 lo절 3일, 전 독일국민은 切여년의 고통스런 분단을 겪은 후 자유

스런 자결권 행사를 통해 독일의 국가통일올 달성하고 l949년 기본법이 우

리 독일민족에게 부여한 통일의 임무를 완수하 다 출

동독인들의 용템스런 결단은 l989년 가을, 단 몇주일만에 구동독 공산당

의 권력과 그 를압장치를 궤멸시린다. 이는 오로지 l953년 동독, l956년 헝

가리, l968년 체코에서 일어난 봉기와 비교할 때 국제여건이 극적으로 호전

되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출

또한 동독인들은 서독이 통일에의 갈망을 포기하지 않고 모든 독일인들

의 자결권을 촉구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게다가 헬무트 를 수상이

도하는 연방정부는 국내정치적 반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단 일순간만

이라도 정책상의 혼란에 빠져들지 않았다 .

를 수상의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전제조건은 서독이 諒c 회원국과

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북대서양 동맹체제인 NATo에 공고하게 정착했다

는점이었다.1z일의 외교.안보.유럽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은

우리의 모든 인접국과 우방국들로 하여금 독일 통일을 불가피한 사실로서

수용토록 하는 국제적인 신뢰의 장을 마련해 주었7.il@년f 극심한 논란

의 대상이었던 料ATo의 이중결정(Doppelbesc린uB)이 관철되자 NATo의

단호한 행동능력이 과시되었으며, 소련의 정치적 주도권 추구에 제동이 걸

렸다. 또한 理ATo와 연방정부의 정책은 결국, 소련의 향권에 있던 유럽

의 한 부분에서 개혁세력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여하었다 .

고르바초프가 주도하는 소련의 개혁선례를 받아 들이지 못한 구동독 공

산당의 무능, 풍전등화상태의 경제적 파탄, 인프라스트럭쳐, 환경산업과 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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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둥에 걸친 물질적 생활근거의 처절한 마모현상, 자료와 통계의 조직적

조작과 같은 문제점의 공공연한 은폐, 정치적 이단자에 대한 박해, 일체의

변화에 대한 거부 등은 동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회망과 미래에의 전망

을 박탈해 버렸다. 5들은 l989년 가을, 대대적인 집단탈출과 비폭력 항의

시위와 함께 구동독 공산독재를 거부한다는 점을 명백히 표출하면서 공산

정권의 뿌리를 뒤혼들어 놓칸다 綠

독일은 Berlin 장벽이 무너진지 불과 ll개월만에 4대 전숭국이 동의하고

인접국과 세계의 모든 국가가 인정하는 가운데 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다
零

이에 부쉬 대통령 도하의 미국정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소련의

변화, 그리고 동유럽과 중유럽 여러 국가의 변혁은 통일과정에 있어서 결정

적으로 중요한 외교정책적 전제조건을 마련했다 출

독일의 국가통일 달성과 더불어 획기적인 제l단계 통일이 달성되었으며
1

현체 내적 통일의 완성이 그 제2단계가 되었다. 이러한 과제는 역사상 선례

를 찾아볼 수 없다. 4o년 이상 분단되었던 국가 중, 국가통일의 달성과 더

불어 사회주의적 경제 .사회체제로부터 자유와 사회복지적 원칙에 입각한

시장경제 질서로 변화되는 과정이 동시에 시작된 국가는 일찌기 없었다. 장

기간에 걸친 구동독 공산당의 탄압통치가 공공분야와 사생활 역에 남겨

놓은 상처는 매우 깊다. 그 상처의 대부분은 단지 서서히 치유되고 있을 뿐

이다. 정치적 탄압, 경제적 실패, 생태학적 착취 둥 감시국가의 심각한 후유

증을 극복하기 위하석서는 우리 국민 전체가 장기간에 걸쳐 연대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零

앞으로의 과제는 지난 3년 동안 신연방주에 이미 구축된 민주주의 제도

와 공공 행정이 그 효율성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법치국

가적 사법체계의 확충, 사회적 시장경제의 실현, 경제질서의 전환에 따르는

사회문제의 해결, 교육제도의 개편, 환경상태의 개선, 구동독 공산당 독재정

치의 희생자에 대한 보상 등이 - 비록 주요 현안의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 통일독일의 정치적 핵심과제이다.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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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을 공동체적 책임감을 갖고 극복해야 한다출

2 . 이주민 사태

동독이 건국된 지 4o년이 된 l989년 여름t 당시 동구국가에서의 변혁올

배경으로 중유림, 동유럽, 동남유럽의 전후 지도가 단 몇개월만에 원천적으

로 변해버린 일대과정이 시작되었다 출

소련 지도층은 더 이상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고수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 위성국가들로 하여금 "독자노선" 을 걷도록 허용할 수 밖에 없게 되었

다. 이것이 바로 정치적 변혁이 일어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소련에서

의 자유화는 이미 동구권내에서 국내정치적 개혁의 선두주자 던 폴랜드와

헝가리로 하여금 정치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제공하 다
準

l989년 8월 폴랜드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에서는 처음으로 공산주의자가 아

닌 마조비에츠키를 정부수반으로 선출하 다. 헝가리에서는 이미 카다르 정

권하에서 정치체제의 개방이 시작되었다 출

국가가 쇠퇴일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독정권은 사회주의 진 에서 일

어나고 있는 정치적 변화를 단호하게 거부했기 때문에, 이미 l989년 여름부

터 동베를린, 부다페스트, 프라하, 바르샤바 주재 서독공관에는 대규모 피난

민들이 운집하기 시작하 다. l989년 9월 ll일 헝가리 정부는 몰려 든 동독

난민들을 위해 동독정부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대서방 국경을 최초로

개방하 다. 연방정부는 프라하와 바르샤바 주재 서독 공관으로 몰려 든 동

독 난민들이 서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방정부가

수년전부터 동독의 강요에도 불구하고 . 서독내의 강요 역시 적지 않았지

만 . 동독의 고유국적을 인정하지 않았던 정책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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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83년까지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 온 이주민 수는 매년 약 14,600명에

달했다. 그 다음 해부터 이주민 수는 계속 증가했는데 l984년과 l988년에는

각각 약 40,000명에 이르는 절정에 달했다. :r關년에 치주민 수는 급증하여

343,854명의 이주민이 수용절차를 밟았다. 이와 같은 이주민의 급증에 대처

하고자 이주민 수용시설의 공간적 .인적 확장이 신속하고 대대적으로 단행

되었및 헝가리를 거쳐서독으로 온이주민 중대다수는 독일적십자사가 N 1

공하는 천막에서 최초의 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

특별열차가 프라하, 바르샤바, 부다페스트 주재 독일대사관으로부터 이주

민을 싣고 서독으로 왔다. GieBenSl- Berlin 소재 연방수용소의 업무부담을

줄이고자 연방국경수비대의 부동산과 인력을 동원하여 수많은 긴급수용소

를 마련해 놓았으며, 이주민들은 이곳을 거쳐 서독의 각 주로 수용되었다 .

U 동독에서 온 독일인들은 서독의 동포들로부터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출

수만여명이 동독을 떠나버리는 가운데 동독내에서는 갈수록 많찰 야당단

체와 시민운동단체가 공개적으로 조직되기 시작하 다. l989년 lo월 2일

Leipzig 에서 처음으로 20,000명이 불법정권에 반대하고 민주주의 개혁을

주장하면서 시위에 돌입했다 출

3 . 시민 봉기

T989년 동독이 겪은구체적인 정치적 경험은 f차모 이주사태에 대한 체

념상태와 증가일로의 야당운동과 더불어 공고해진 저항이라 할 수 있다. 동

년 6월 중국의 민주화운동은 유혈과 합께 진압되었는데 이 사실에 대해 동

독정권은 대대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그 몇 주일 전인 l989년 5월 동독의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대대적인 선거부정이 감행되었는데 이에 대해 시민

운동단체는 공개적으로 항의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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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89년 6월 민권운동가들이 선거부정에 관한 자료를 동독 국가평의회에

제출하려 하자, 이들 중 l2o명이 체포되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유선

거에 대한 요구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문제가 되됐라. 이미 소련의 향권

에 있던 다른 국가들은 소련의 개혁노선에 따라 민주화의 길올 걷고 있었

다. 반대로 동독은 최소한의 개혁의지마저 거부하 다
.

눈에 드러나고 있는 동독의 멸망상태는 신뢰감의 부재상태 및 절망적인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동독 공산당 서기장이자 국가평의회 의찰인 호네커

는 동독 건국 4o주년 기념일 바로 전날 동베를린에서 동독이 서기 2ooo년

의 문력을 틀림없이 넘을 것이며, "미래는 사회주의의 것이다" 라고 선언

하 다. 소련의 국가 주석이자 공산당 서기장인 고르바초프가 호네커에게

"너무 늦게 오는 자에게는 인생의 천벌이 내릴 것이다" 라고 한 경고는

아무런 반향없이 허공으로 사라져 버렸다 .

l989년 lo월 2U Leipzig 에서 시위에 돌입했던 군중 20,000명은 불과 몇

주일이 지나자 벌써 70,000명에 육박했다. 그 이래 Leipzig "월요 시위
' '

는 매주마다 수십만명이 운집한 가운데 개혁과 민주주의 혁신을 요구했으

며 "우리가 국민이다!" 는 구호도 둥장하게 되었다. 동독 공산정권은 이와

같은 군중시위에 지도층교체로 대처하려 하 다. l989년 lo월 l8일 호네커

가 실각되었으며 그 후임 공산당 서기장에 정치국원 에곤 크렌르가 취임했

다.그러나 크렌조의 목표는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라 조심스런 개혁, 즉 이

와 더블어 통치체제의 보존이었다. 그때부터 4o여년간 불요부동하던 구동독

공산당의 권력은 조금씩 조금씩 부서지기 시작했다. 4o주년 건국기념행사에

서 지도출이 "유럽9 평화와 사회주의의 전초기지" 로 칭송하던 동독은

그 존립기간 전체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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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동독은 국민의 절대 다수에 의해 거부되고, 모든 생활 역에 걸친 전

체적 조종과 통제, 장벽과 철조망 덕분에 겨우 생존이 가능할뿐인 불법국가

이자 자유가 없는 나라 던 것이다 출

개혁을 외치던 Leipzig 시위는 동독의 다른 도시에서도 성토데모가 벌어

지게 한 기폭제 다. l989년 ll월 4일 동 Berlin에서는 거의 loo만명에 육

박하는 사람들이 통치체제에 반기를 들고 시위에 돌입했다. 그 며칠 후 집

권체제는 사실상 붕괴되었다. 새로운 여행법을 둘러싼 격돌은 마침내 ll월

7일 내각의 사퇴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정치국의 개편을 불가피하게 하

다.

이러한 사태가 채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인 l989년 ll월 9일, 드디어 극적

인 절정이 도래하 다. 장벽이 무너진 것이다. 드디어 구동독 공산당은 수

십여년간 거절해오던 거주이전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주일

동안 9oo만명의 동독인들이 서베를린을 비롯한 서독지역으로 여행했다 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직후, 국민의 대규모 시위는 동독 공산정권의 주요

이데올로기 맹방이던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체제의 멸망도 가져왔다. 불가

리아와 루마니아에 일어난 변혁은 전 유럽의 마르크스 . 레닌주의식 전체주

의의 멸망을 기정사실화 해 버렸다 .

l989년 ll월 l3일 동독 인민의회는 Ha n s M o d r o w 를 각료평의회 의장으

로 선출하 다. 모드로 정부 역시 자유선거에 의해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주의적 정통성을 갖추지 못하 다. 모드로는 동독의 극적사태에 대한

대웅조치로서 그의 제l차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위기의 극복과 민주주의 개

혁을 위한 조치를 단행할 천임을 선포했다. 그는 (서독)연방정부에게 방대

한 "조약공동체" 를 체결하자고 제안하 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도 동독인

들을 진정시킬 수 없었고 시위는 계속되었다 .

콜 수상이 새로운 진로를 제시하 다. 그는 l989년 ll월 28일 연방의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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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독일통일을 위한 lo개항을 개진하 다. 콜 수상은 독일통일과정이 유럽

전체의 발전과정에 입각해야 할 필연성을 강조하 고 연설 마지막 부분에

서 독일통일이라는 목표를 거론했다. 그는 "독일의 국가적 통일 달성計 이

그가 이끄는 정부의 정치적 목표라고 말했다 .

국내외에서는 이 사실이 예상외의 경이로서 받아들여졌고 국제적 반웅은

당분간 조심스러운 것이었다. 콜 수상은 역사적 발전을 배경으로 한 이 연

설을 통해 독일 통일의 방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 던 바, 이는 곧 그 후에

바로 실현되었던 것이다 等

동독에서는 모드로 정부하에서 권력이 공산당에서 국가차원으로 넘어갔

다. 구동독 공산당의 권위는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으며 신임 당수 크렌藝

는 단 수주일만에 당직과 관직 일체를 상실해 버렸다. 구동독 공산당의 당

명은 과거의 오명때문에 당분간 사라졌다가 결국 "민주사회주의당計 (pDs)

이라 개칭 하기에 이르렀다 準

새로운 세력들이 정치무대에 등장하 다. 州원탁회의計 가 대화의 광장이

되었는데 동독의 정부시책에 점점 더 큰 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과거

"동독 인민전선計 에 합류했던 정당들이 원탁회의를 중심으로 구동독 공산

당의 후신 민사당과 결별하고 독자적 노선을 구축하기에 진력하 다. 마침

내 l99o년 5월 6일 인민의회구성을 위한 자유 .비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

정되었다 촐

l989년 l2월 5일 연방수상실 장관 루돌프 자이터스는 모드로 동독 수상

과 베를린에서 만나 콜 수상의 드레스덴 방문 준비 둥에 관하여 논의하

다. 이 회담에서 무엇보다 긴급한 사안인 여행교통에 관한 대대적인 합의가

달성되었다. 즉 그것은 여행기금의 설치, 동독 방문시 강요되던 사증제도의

철폐, 동독 방문시의 최소의무환전제도와 같은 것들이었다. 이로써 45년만

에 독일에는 마침내 완전한 여행의 자유가 다시금 부활되었다 .

. 7 -



제1장 독일 를일 과정 w s u l w l l l t s

바야흐로 동독 전역애 걸쳐 연일 군중시위가 뒤따랐다. 독일통일이라는

주제가 점차적으로 전면으로 부상하기 시작하 다. 콜 수상이 l989년 l2월

l9일과 2o일 드레스덴을 방문하자, 수만명의 군중이 폐허가 된

Frauenkirche 교회 앞에서 연설하는 를 수상을 환호해 마지 않았다 출

콜 수상은 연방의회에서 lo개항의 통일방안을 개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독일의 분단이 종식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확고부동한 결단력을 그들에게

전달하 다. 이틀이 지난 l989년 l2월 22일 콜 수상은 Brandenburg 문의

개방식에 참석하 는데 이는 아직 분단상태인 한 국가에게 고도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

모 드 로 정부는 아무런 효출적 방안없이 반신반의하면서 동독의 긴급한

정치적 .경제적 개혁을 지연시키고 있을 뿐이었다. 수십년동안 모든 생활

역을 장악하고 있던 감시기구인 국가보위부(s組t)의 해체에 관하석서는 일

언반구도 없있다. 국가보위부는 동독인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동독의 경제

적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었다. l99o년 l월 들어 출국자의 수는 또 다

시 증가하 다. 그때 동독인들은 "통일조국 독일 (Deutschland, einig

Vaterland), 그리고 "우리는 한 민족이다計 (Wir sind ein Volk) 라는 구호

와 함께 독일통일을 외치면서 거리로 뛰쳐나왔다 幣

l99o년 2월 초 동독정부는 정면돌파를 시도하 다. 등독정부는 2월 5일

야당 지도자를 입각시켜 "민족책임정부" 를 구성하고 "통일조국 독일
' '

이라는 구호를 마치 자신의 것인양 만들었다. 모드로는 모스크바를 방문

소련 지도층과 회담을 마친 후 "독일식 연방국가(Konfoderation)의 형태

또는 독일식 연방(Bund)의 형태" 라 할 중림식 국가형태의 중간단계를 하

나의 계회으로 제시하 다 출

이 계획 역시 사태진전때문에 사장되어 버렸다. 콜 수상이 겐셔 외무장관

과 함께 l99o년 2월 lo일부터 ll일까지 소련을 방문하 을 때 독일측과 소

련측은 독일인들이 국가통일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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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콜 수상의 발의에 합의하 다. 독일통일문제 중에는 과연 독일인들이 어

떠한 국가형태와 어떠한 속도와 어떤 기간내에 통일을 실현할 것인지에 관

한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동시에 통일과정에 대한 국제적 보장으로

서 가장 중요한 사안인 2 + 4 회담의 길이 트이게 되었다 출

4 - 자유선거

처음임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실시된 인민의회 구성을 위한 자유 총선거

는 그 선거일을 앞당겨 l99o년 3월 l8일에 실시되었다. 이 선거는 93.39%

라는 높은 투표율과 함께 독일 의회사에 길이 남게 되었다. 또한 이 선거야

말로 동독인들에게는 바이마르 공화국 이후에 실시된 최초의 자유선거이자

민주선거 다. 기민당(cDu)은 독일사회둥맹 (Dsu)과 민주약진당과 함께

a독일동맹" (Allianz fur Deutschland)으로 연합하여 선거전에 임했다. 기

민당은 40.39% 로 최다 득표정당이 되었으며, 사민당 (SPD)o1 21.76%, 민

사당 ( P D S H 16.32%, 독일사회동맹 (DSU)()1 6.2%, 자유민주연맹 (Bund

Freier DemokratenM 5.28%, 민주약진당 (Demokratischer Aufbruch)이

o.93%의 지지를 받았다. 이 선거의 결과, "독일동맹" 은 투표자의 약 절반

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는데 이는 곧 수상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표출

한 것이었다. 우선 둥독 유권자들은 를 수상의 정책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했다
촐

T1민당, 사민당, 독일사회동맹, 민주약진당은 동독기민당 당수이자 신임수

상인 드메지어 (Lothar de Maiziere)가 이Ji는 대연립내각 구성에 돌입하

다. l99o년 4월 l2일에 실시된 연립내각구성 합의에서 집권여당은 u기본법

제23조를 원칙으로 하는 독일통일에 관하여 서독과 협상한 후, 동독 전체를

위해 이를 신속하고 책임감있게 실현한다" 는 목표를 수림하 다
찰

그때부터 서독으로 넘어오는 동독 이주민의 수는 눈에띄게줄어들었다. .
_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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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9o년 l월과 2월중 연방긴급수용소는 각각58,043명과 58,999명의 이주민

을 집계했던 반면, 인민의회 구성 선거가 실시되기 직전의 2주 동안 각각

10,731명과 11,914명의 이주민이 긴급수용소에서 신고절차를 마쳤다. 인민의

회선거가 끝난다응주,드디어 이주민 수는4,99o명 밖에되지않았다聲 o1

주민 수는 그 후 계속 줄어 들었다
. .

동독의 신정부와 더불어 독일통일이 실현될 전망이 보이자, 동독인들은

다시금 새로운 회망을 갖게되었으며 그들을 고향에 안주시키는 계기가 마

련되었다. 긴급수웅절차가 종료된 l99o년 7월 l일까지 l99o년 중동독을 떠

난 ..이 주민 수는 총 190,190명이었다. 이주민 중 상당수의 사람들은 국가기

관의지원을 받지않고서도 서독에서 새로운 안주지를 모색할수 있었다출 o1

러한사람들을 포함한다면 총249,272명이 l99o년 중에동독올 떠나서독으

로 이주한 셈이다
를

드메지어 정부와 즐 정부는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협상을 전개하 다. 이

미2월 중에 콜 수상은 모드로 수상의 서독 방문을 기해 동독이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동독정부가 민주주의적 정통성을 인정받는다는 조건하에

경제통합과 화폐통합을 실시하자고 제안한 바 있었다. l99o년 4월 24일 콜

수상과 드메지어 수상은 l99o년 7월 l일에 발효하게 될동.서독간 화폐 구

경제 .사회통합에 합의하 다. 화폐.경제.사회통합에 관한국가조약이

Bonn에서 양독 정부수반이 임석한 가운데 연방재무장관 Theo Waigel

(csu)과 동독재무장관 Walter Romberg (SPD)에 의해서명되었다. 이 U -

가조약이라는 장치와 더불어 독일통일 달성을 위한최초의. 國法的 의의가

있는 한 단계가 환료되었다 출

5 . 화피 .경제 -사회 통합 및 통일 조약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도입과 더불어 동독인들에게는 생활조건을 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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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개선할 절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 화폐 .경제 .사회 통합과 함께

이미 국가적 통일이 달성되기 전에 독일전역에 걸친 균일한 생활조건의 실

현올 위한 결정적인 조치가 취해졌던 것이다. 서독 마르크의 도입은 단순한

회망의 신호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화폐교환의 구체적인 조건을 고려해

볼 때 독일인들의 연대의식이 무한함을 뜻하는 것이었다
.

국가조약과 더불어 사회 .경제 .환경분야에 걸친 평준화를 향한 거보를

내디디었다. 국가조약은 화폐통합에 관한 세부사항올 규정해 놓았으며, 경

제통합의 원칙하에 사회적 시장경제가 동독지역에 도입되도록 하 고, 능률

본위의 정당성과 사회적 평준화를 원칙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창출되도

록 하 다 會

그 후 몇주일 동안 서독에서는 국가조약의 세부사항에 관한 정치적 논란

이 뒤따랐다. 그러나 l99o년 6월, 국가조약은 여야간의 대화를 통하석 동 雌

서독의회의 절대다수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출

화폐 .경제 .사회 통합조약이 발효된 직후, 그리고 l99o년 7월 22일 인민

의회가 l952년 구동독 공산당에 의해 해체된 Mecklenburg- Vorpommem,

Sachsen-Anhalt, Brandenburg, Thuringen, Sachsen 주를 부찰하기 이전인

l99o년 7월 4일 베를린에서는 통일조약에 관한 회담이 시작되었다. 이미 회

담 벽두에 통일조약의 내용에 대한 대대적인 합의가 이룩될 수 있었다會 n

이유는 연방의회와 각 주의회의 여야 대표들이 회담 초기부터 참여했기 때

문이었다 출

이와 같은 절차를 발은 것은 통일조약이 동 .서독 입법기관으로부터 2/3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했다는 사실과 단순법률적 경과규정에 관한 입법화

와 함께 헌법상의 통일 관련 모든 규정을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역사

적 차원의 과제 기 때문이다 .

통일조약 협상과정에서 동 .서독 회담대표인 쇼이블레 연방내무장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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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정무차관 Giinther Krause-& Berlin에서 최초의 전독 연방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의 준비 및 실시에 관한 조약에 서명하 다. 그 결과 l99o년 l2월

로 예정된 연방의회 의원선거가 단일화된 선거권을 근거로 하여 실시될 수

있었다.

기본법에 적법한 동 .서독 통일의 법적근거에 관한 문제는 개정이전 기

본법 제23조에 입각한 "條約式" 가입방안 (Beitrittslosung)을 채택하여

해결하기 로 결정되었다.

화폐 .경제 .사회통합의 실현에 관한 조약의 전문에 "기본법 제23조에

의거 국가통일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제 l차적 의의가 있는 단계" 라는 내

용이 이미 명시되었으며, 이로써 동독이 채택키로 고려한 방법에 대한 사전

결정조치가 단행되었다 .

i99o년 8월 23일 동독 인민의회는 "l99o년 lo월 3일을 기해 기본법 제

23조에 입각하여, 독일민주공화국이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적웅 역으로

가입할 것임計 을 공식적으로 의결하 다. 동독의 경제 .사회 .정치구조가

악화일로에 놓인 가운데 신속한 결단이 내려지기를 원했던 주민들의 압력

에 대해 의회는 이러한 결정으로 반웅을 보 던 것이다 .

l99o년 8월 3l일 통일조약은 서독측의 연방내무장관 쇼이블레와 연방 수

상실장관 자이터스에 의해 주도된 4차례의 회담 후 Unter den Linden 가에

있는 베를린 황태자 궁에서 연방내무장관 쇼이블레와 동독정무차관 크라우

제에 의해 가서명되었다. 통일조약의 체결과 더불어 독일통일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 되었다. 각증 부속문서가 포함된 장장 l,ooo여면에 달하는 통

일조약은 동독의 가입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화해 놓은 것이다. l99o년 9월

2o일 통일조약은 연방의회, 인민의회, 그리고 최종적으로 연방상원에서 심

의를 거친 후 필요한 다수의 지지로 통과되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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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통독의 외교적 측면

이미 이 시점에 독일통일의 달성에 필요한 외교를책적 선결요건이 마련

되었다.

연방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이 서구 자유민주주의 공동체인 Ec와 N A T o

의 일원으로서 불변한다는 사실과 독일통일은 유럽통일과정에 따를 것이라

는 사실에 대해 시종일관 의문을 제기한 바 없었다. 이러한 기본원칙을 바

탕으s.z일통일에 대한국제적 동7c 받을 수 있었다.

l99o년 2월 l3일 캐나다 ot短wa3l "Open Sky" 회담의 별도회의에서

겐서 연방외무장관과 4대국 및 동독외무장관은 인접국가 관련문제를 포함

한 독일 통일 달성을 위한 대외적 측면의 문제를 2 + 4 회담올 통해 해결

할 것을 합의하 다 .

미해결상태의 가장 중대한 문제점 중의 하나가 통일독일의 동맹체제 소

속에 관한 소련측의 자세 다. l99o년 7월 l5일과 l6일에 걸쳐 콜 수상은

겐서 연방외무장관과 바이겔 연방재무장관과 함께 고르바료프 대통령과 회

담하기 위하여 모스크바와 코카서스를 방문하 다. 이 회담을 통해 결정적

인 전기가 마련되었다, 통일독일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면서 어느 동맹체제에 소속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도 된다는 사실

이 합의되었다. 콜 수상은 연방정부의 견해에 따라 통일독일이 북대서양 동

맹체제인 N A T o의 일원으로 계속 잔류할 것임을 전연 의심치 않았다
출

모스크바와 코카서스 회담을 통해 독일 통일의 외교정책적 측면을 최종

적으로 처리하는 길이 트이게 되었다. l99o년 9월 l2일 모스크바에서 미국
f

국, 프랑스, 소련, 서독, 동독의 외무장관들이 "독일 관련 최종처리에 관

한 조약" (2+4조약)에 서명하 다 .

통일독일은 2+4 조약과 함께 국내외적인 완전한 주권을 회복하 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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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은 통일독일의 국경의 최종적 성격을 인정하는 것이며, l994년 말까지

소련군이 독일로부터 철수할 것임을 규정해 놓았다. 이로써 독일의 국가적

통일달성에 필요한 선결요건이 완결되었다 準

독일과 소련은 두 개의 조약을 통해 구동독지역 주둔 소련군 문제를 규

정했는데, 이에는 l994년 말까지의 완전 철군 및 철군에 따르는 재정문제에

관한 세부사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후, 를 수상과 고르바초프의 후임 옐

친은 공동성명을 통해 l994년 8월 3l일까지 조기에 철군하기로 합의하 다
.

l99o년 9월 l3일 드디어 겐셔 연방외무장관과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은 모든 분야에 걸친 공동협력 및 무력사용과 토청구권의 포기에 관한

방대한 양국간 조약메 가서명하 다. 이 "거대 조약" 은 이미 를 수상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이전에 회담할 때 거론된 내용이었던 것이다
準

l99o년 ll월 통일독일은 폴랜드와 국경인정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 다
.

독일과 폴랜드의 향후관계를 비롯한 기타 중요 사안에 관한 양국간 조약

역시 체결되었다. l99l년 6월, 우호 .선린 .협력에 관한 조약을 비롯하여

독일 .폴랜드 청소년 기구에 관한 협정 및 지역적 협력 및 국경인접지역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서명되었으며 독일.폴랜드 환경자문위원회가 구성되

slcl.

독일통일의 전야라 할 l99o년 lo월 l일과 2'S C S C E 35개 회원국의 외무

장관들은 N e w York 에서 회동하여, 독일의 국가적 통일 달성을 유럽의 통

일과 자유를 향한 역사적 단계로서, 그리고 안정과 협력을 위한 중대한 기

여로서 그 진가를 높이 평가했다. l99o년 ll월 l9일부터 2l일까지 cscE

회원국의 국가수반 및 정부수반 34명은 파리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지

난 수개월 동안의 외교정책직 변화에 따른 잠정적인 결정 사안에 관해 논

의했다. NA T o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회원국들의 무력사용 포기선언으로

냉전은 엄숙하게 종식되었으며, wien에서 협상했던 유럽 재래식 군대에 관

한 조약의 서명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유럽대륙의 재래식 무

기체제에 관한 방대한 군축조치가 단행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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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원국들이 서명한 "신유럽을 위한 파리 헌장" 을 통해 c s c E 국

가수반과 정부수반들은 독일국민들이 유럽 안보 .협력회의 최종선언의 제

원칙체 의거하여 주변국들이 완전히 동의하는 가운데 통일을 실현했를을

축하해마지 않았다 .

나아가 c s c E 국가수반과 정부수반들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 인권존

중 그리고 시장경제를 관철할 것임을 표방하 다. 처음으로 이와 같은 개념

들이 모든 국가수반과 정부수반들에게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파리헌

장은 유럽이 과거의 부정적 유산으로부터 해방되고 민주주의, 평화, 통일의

새로운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는 회망을 표현하는 것이며 45년간의 전후역

사에 종지부를 적는 것이다 .

7 . 구동독의 현실

l99o년 lo월 3일 o시를 기해 독일민주공화국의 기본법 적용 역에로의

가입이 그 효력을 발생하 다. 베를린 제국의사당 건물 앞에 흑 . 적 . 황색

의 독일국기가 나부끼는 가운데 수십만명의 인파가 참석한 통일축제가 성

대하게 열렸다 구

독일통일은 "자유스런 자결권 행사와 더불어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달

성한다" 는 l949년 기본법이 "독일국민 전체에게計 부여한 과제가 충족됨

으로써 다시금 달성되었다 출

공산주의 통치가 종식되고 통일이 달성됨으로써 부자유와 불법, 국가에

의한 전횡이 사라졌다 .

그 이래 독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법

치국가적 민주주의 속에 살고 있다. 처음부터 순전히 물질적 사안에만 국한

하면서 자유와 권리의 회복을 간과해 버렸던 구동독 공산당 통치시절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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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생활이 더 나아졌다는 사실은 오늘날 동독인 대부분에게 의문의 여

지가 없이 자명하게 되었다 출

4o년간의 구동독 공산독재를 려은 동독인들은 자유와 권리를 요구하면서

평화스런 혁명으로 돌입하 다. 그것은 곧 대변혁에의 거대한 추진력이었

다.

동독에서는 법률의 위반이 특f한 개별사안이 아니었고 만연된 다반사

다. 다른 독재체제와 마찬가지로 법이란 오로지 단순한 형식에 지나지 않았

다. 판결과 법률은 불법행위를 바로잡는데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

를 공식적으로 합법화시키는데 기여할 뿐이었다 .

구동독 공산당의 불법행위는 4o년간에 걸쳐 모든 생활 역에 만연되었다 주

전체 공산통치 기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기본인권의 유보 내지는 침해

다.

. 진정한 의사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언른의 자유는 없었다 .

. 집회 .결사의 자유, 직업의 자유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

. 편지 및 우편 .전화의 비 은 조직적으로 침해되었으며 주민들은 끊

임없이 감시와 고상태에 처해 었었다 .

. 지배 정권에 반대하는 여하한 야당행위라 할찌라도 억압되었다. 체제

를 비판 하는 사람은 형사소주의 대상으로서 정신요양소로 보내졌거

나 이주가 강요되었으며, 교육과 승진상의 불이익을 당했다. 이러한

사람들의 배우자는 일자리를 잃어 버렸고 그 자녀들은 상급학교 내

지 대학 진학으로부터 제외되었다. 동독정권은 이러한 방법으로 인

간성과 생의 운명을 체계적으로 파멸시켰다 .

. 거주 이전의 자유는 없었다. 통치자들은 장댁, 철조망, 조준사살을 거

주 이전의 자유를 막을수 있는 정당한 수단으로 간주했다. 3권분립

은 체제자체에 의해 배제되었다. 국가와 법은 공산당의 통치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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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국가기구와 사법계의 요직은 충직한 당간부들이 다 차지했다 .

법관과 검사는 구동독 공산당의 수중에 있었다. 변호사 역시 당원들

에 의해 독식되었으며 게다가 협회의 일원으로서 통제되었다. 중앙

집권적 명령경제체제는 진정한 계약체결의 자유를 히용하지 찰았다
準

오로지 동독의 Nomenklatura (지배계급)만이 온갖 특혜를 향유할

뿐이었다 를

국가와 당에 의한 부한한 권력행사는 특히 교육제도에 가공할 정도로 관

철되었는데 그 목표는 젊은이를에게 할스 .레닌주의적 세계관을 주입하는

것이었다. 교육을 받을 기회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판단기준에 따라 분배

되있기 때문에 교육과 직업 선택의 자유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

이와 같은 유산이 남겨놓은 골은 아주 깊다. 불법과 박해, 공산주의와 사

회주의가 남겨둔 부담스런 유산의 실상이 과연 어떠했으며 구동독 공산정

권이 남겨놓은 물질적 잔재가 얼마나 처참한지 그 전체적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 다
.

동독은 이미 l989년 가을에 파산상태에 처해 있었다. 각 개인에 대한 모

든 사회적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한 동독은 경제적으로 보아 독자적 국가

로서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었다. 구동독 경제지도자들은 이러한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즉 l989년 9월 구동독 지도출이 내적으로 작성한 문서에는 다

음과 같이 되어 있었다. "국가의 부채는 동독의 지블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악화되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l99o년 초까지만 해도 모드로 정권이 l조

4,ooo억 동독 Mark로 추정한 동독 자산을 근거로 등독의 산업재산이 부채

정리에 충분할 것으로 보았다. 신탁청 역시 그 업무개시 초기에 재산가를

수천억 마르크 정도로 계산했다 .

그러나 그동안 실제 상황은 전연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4o년간의 사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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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실경제는 막대한 부채의 산더미를 남겨 놓았는데, '구채무변제기금' 자

체만도 약 4,ooo억 D M 에 달한다 .

지난날 인민공유로 되어있던 Kombinat로부터 분리된 기업의 대다수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비단 그 원인은 사회주의

하에서는 능력발휘를 자극하는 경쟁이 무시되었고, 중앙집권적 경제계획수

릴으로 효율적인 업무분담이 달성될 수 없었기 때문만은 아니있다. 나아가

외환조성이라는 유일한 목표설정에 따른 지나친 수출보조금 지원은 가식적

인 수출초과를 의미할 뿐이었다
.

기업체 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재화의 대부분 역시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동독의 생산시설은 완전한 낙후상태 던 것이통례 으며 에너

지 낭비가 극심했다. 따라서 근로자 l인당 생산성이 구서독 수준과 비교할

때3o%도 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출

(~~.
현존 사회주의의 완전고용이란 단지 허울뿐이었다. 기실 거의 모든 기업

체와 행정기관에는 잠재실업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잠재실헙

은최소 l4o만명에 이르렀다. 동독의 공직자체만 하더라도 구서독 보다2배

가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 있었다. 또한 전체근로자의 약3o%인 3oo만명이

변화된 여건, 즉 시장경제적 조건에 비추어 볼 때실직대상이라고 Ifo 경제

연구소는 추산하고 있다
.

경제발전을 위해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라 할자기발의, 창의성, 경쟁

력과 같은 것은 구동독 공산당 및 국가의 후견인 행세때문에 완전히 위축

되었다. 신속한 재건의 장애요인인 막대한 재정결손상태는 근본적으로 재정

비되지 않으면 안될 인프라스트럭쳐, 특히 철도망, 도로망, 주택건설, 상수

공급,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들에 걸쳐 산적해 있다
.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의한 주택정책과 임대정책은 건축물의 원형이 손상

되도록 하 으며, 신축건물 분야의 결함투성이 싸구려 생산품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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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거의 구제불능상태의 주택상태를 야기시천다 출

이외에도 에너지 공급파이프가 사용불능상태일뿐 아니라 도시들에는 정

화처리 시설이 없는데다가 전화와 통신시설이 충분하지 못했다 출

비록 사회복지분야의 보험제도가 철저하게 보장되어 있기는 했지만 이

분야 역시 심각한 결함이 없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연금생찰자들이 불이익

을 당했다 주

이들이 받던 연금은 낮았고 근로자의 임금인상추세에 따라 충분히 조정

되지 못했다 .

보건제도에는 2계급제도가 있었는데 서유럽 수준의 정상급 의료시설은

오로지 소수의 특권계급만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자연환경에

대한 무책임한 방치상태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생태학적 오염이 초래되었다 .

구동독 정부는 l99o년 3월에 작성된 환경정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통해

구동독 공산정권의 책임감을 솔직하게 다음과 같이 표현하 다. "동독의

환경조건은 공기, 하천, 토양이 유해물로 심하게 오염된 상태로 점철되어

있다. 이와 같은 환경조건은 인간의 건강을 해롭게 하며 국제적, 국가적 자

연관리에 심대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모든 경제차원에 걸친 사전예방적

사고방식의 부재상태로 인하여 동독의 생산기초가 점차적으로 공동상태가

된 후, 결국 파괴되어 버리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오늘날 국가와 시민들은

이에 고액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

이와 같은 각종 문제때문에 신연방주의 모든 분야에 걸쳐 새롭고 우수한

법치국가적 능률행정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특히 사법기관 전반 - 및

공공생활의 기타 분야에 있어서도 . 에 걸쳐 아직도 과거 국가보위부의 검

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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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신연방주 재건 개관

4o년에 걸친 실패일로의 사회주의 부실경제로부리 사회적 시장경제에로

의 변화, 그리고 신연방주에서의 효율적인 경제 구축에는 l99o년에 예상했

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

오로지 열심히 일하고 인내심과 양보심을 발휘할 때에만 재건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달성된 결과로 볼 때 경제재건을 위해 착수된 방법이

옳았음이 입중되었다. 구동독 공산정권이 붕괴된 후에 드러난 경제, 사회
.

환경문제에 비추어 볼 때 l989년 ll월 베를린장벽이래로 착수되었거나 이

미 달성된 성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출

화폐 .경제 .사회통합에 관한 국가조약, 그리고 통일조약으로 연방정부는

아주 초기에 독일 전역에 걸친 경기부양과 풍요를 위한 초석을 놓았다 .

l99o년 7월 l(a D - M a r k 의 도입과 더불어 아직도 동독에 살고있던 사람들

은 처음으로 세계적 경화의 하나인 서독마르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출

연방정부는 l99o년 5월 들어 다른 연방주와 함께 "독일통일기금" 을 조

성하기로 결정하 다. 독일통일기금의 재원규모는 수차에 걸쳐 증액되었다 .

l993년 3월 l3일자 연대협약에 관한 합의점 모색과 더불어 l99o년부터

l994년까지 통일기금에 의한 재정지원액은 총 l,6o7억 D M 에 달하게 되었

다. l99o년 중에만 해도 그 중 220-U D M 이 신연방주로 유입되었다. 다양한

재원대책 중 핵심적 사안으로서 l99l년과 l992년에 "구동독지역 부흥 공

동대응책" 이 마련되었는데, 이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임금협

상 당사자, 업종별 단체, 사회단체에 의한 총 24o억DM의 긴급지원 프 로 그

램이다. 이 방대한 프로그램의 목표는 신연방주의 투자와 일자리를 위한 추

가적인 지원이었다. 그 중점사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고용창출조치 .

개인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 지역경제지원, 환경보호대책, 주택 건설과 도시

건설, 교통과 대학분야에 대한 투자 등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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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9l년부터 현재까지 구동특지역을 위한 공공재정이전 (사회보험 포함)의

규모는 구서독지역이 보석 준,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총력 경주이다출 ; L

러나 이러한 재정이전규모는 대단한 도전이 아닐 수 없는데 (조세수입과

행정수입을 제외한) 신연방주에 대한 순이전액은 l99l년에 l,o7o억 DM,

l992년에 l,l5o억 D M 이었으며 l993년에는 l,28o억 D M 에 달했다.l)

신연방주의 재건이 애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필씬 더 어렵고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수없이 많지만 경기부양의 조점이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

다.

사회적 통일은 단 2년만에 대체로 달성되었다. l99l년 l월 l일부터 독일

전역에 걸쳐 평준화된 연금법이 적용되고 있다. 화폐 .경제 .사회통합 이후

2년만에 신연방주의 평균 연금은 2배로 증가하 다
출

신연방주 보건제도의 확충과 개편은 거의 완료되었다. 세분화된 의료보험

의 우수한 제도는 현재 정착되었다. 웅급치료 분야는 전역에 걸쳐 보장되 J 7

있다. 이 분야에서의 동서독지역 평준화 목표는 곧 달성될 것이다
.

교통과 통신분야의 현대식 인프라스트럭쳐 창출에 있어 괄목할만한 발전

이 이룩되었다. 도로와 철도가 대대적으로 정비되었거나 새로 건설되었다 .

독일 T E L E K O M 은 l99l년과 l992년 중 신연방주의 고객을 위해 ioo 만

회선 이상의 전화를 가설하 다. l993년 중에 850,000 회선이 가설될 것이

다. l년 이내에 달성한 이러한 실적은 동독에서는 lo년 동안에도 불가능했

던 것이cl.

주택의 현대화, 릴비, 신축을 위한 초(超)지역적 프로그램의 신속한 수림

및 도시건설 촉진을 통해 대대적인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연방정부의 촉

진프로그램에 의한 지원과 더블어 l992년 말까지 신연방주 주택의 25% 이

l 역주: l994년도 순이전액은 l,37o억 D班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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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주택정비 조치의 혜택을 받았다. 또한 기존건물 및 일부 폐건물을 개

축하여 약 45,000 동의 주택이 새롭게 단장되었다 .

구동독지역의 생태학적 정비가 최우선 순위라는 사실은 시종일관 인간을

위한 책임감으로서 지상과제 다. 연방정부의 대대적 지원을 통해 구동독지

역의 환경상태는 이미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예컨대 l989년부터 l992년까

지 Leipzig, Bitterfeld, Merseburg 지역의 공기오염상태는 특정 공기오염물

질에 관한 한 l/3 이상이나 호전되었다. 구동독지역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일부 심각한 유해물질은 7 o % 내지 부분적으로는 8o%까지 절감되었다. 연

방정부는 건강상 완전무해한 식수공급에 따르는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l99l년과 l992년에 총 4억 DM , 하수정화 개선을 위해 l99o년부터

l992년까지 총 4U 2,500만 D M 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았다 .

장장 4o년 동안, 역사와 문화의 공동체의식이 유지되었다는 사실이 분단

독일을 결속시키는 이음쇠 다. 동일한 독일문화에의 참여의식이야 말로 필

경 전독일인을 묶어 준 강한 띠 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베를린장벽이 무너

지자마자 4o년간 사회주의로 인해 황량한 상태에 처해버린 구동독지역의

문화적 원형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젊어졌다. 연방정부의

지체없는 지원은 내적 통일을 달성하려는 노력의 중차대한 일부분이었고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출

경제분야는 불가피한 구조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고 있다
.

이를 위한 기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체를 사유화하며 중소기업을 활

성화시키도록 하는 국가와 개인경제를 통한 lo억 D M 이상의 투자활동인

데, 구동독지역에는 중소 기업이 거의 전무상태 다
.

금년 중 새로운 일자리를 위해 결정적인 열쇠라 할 국가와 경제계의 투

자용 지출은 약 2o%가 증대된 무려 l,3oo억 D M으로 늘어날 것이다. 전체

경제적 급부 (즉, 국내총생산) 대비 투자비율은 구서독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을 위해 투자했던 비율보다 훨씬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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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의 조짐이 있다해서, 실직상태에 있거나 실직을 두려워하거나 사

회적 시장경제체제의 생활여건에 아직도 익숙하지 못해 불안감을 갖고 있

는 사람들의 처지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구

신연방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 매우 어려운 과도기에 처해 있다.

불가피한 구조변화로 인하여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곤경과 부담에 직면해

있다.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직업능력과 경험이 평가절하되는 둥, 사회환경

의 심한 변화로 인하여 그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구서독 사람들에게는 구

조변화를 위해 4o년 동안이나 시간이 주어걱 있었지만 구조변화를 단시간

에 실현해야만 하는 구동독지역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연대의식과 지원이

필요하다 를

연방정부는 불가피한 경제의 구조변화로 인한 후유증을 완화하고 사회적

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할수 있는 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이다
를

연대협약의 성공적 체결과 더불어 독일통일의 중대한 일부가 성공되었다 .

그 중 신연방주를 위해 가장 의의있는 성과로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재정관계가 l995년부터 장기적이면서 건설적인 원칙에 입각하게 되었다는

사실인데, 그렇게되면 신연방주는 더 이상 재정지원 보조금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상태가 아니라 정상화된 주정부간 재정균형화제도에 및및하게 참여하

는 상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신연방주는 적정한 재정상태를 구비하게 될

것이며 이와 더블어 구연방주의 재정상태에 필적하는 회복과정이 성공될

것이다.

신연방주는 l993년과 l994년의 과도기에 대해 긴급한 재건사업을 위해

추가지원을 받았다. 이제부터 신연방주와 지방자치단체는 현대적인 인프라

스트럭쳐를 건설하기 위한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구동독지역

기존주택분야의 구채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된 투자장애요인이 제거되었다 출

lo억 D M 규모로 책정된 추가적 주택건설정책 조치와 함께 주택건설은 구

동독지역을 재건하는 기관차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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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신연방주를 위한 연대협약의 중대한 성과로는 225,000 자리의 추

가 고용창출대책을 위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바지막드로 연대협약에는 경제

계가 신연방주에게 유리하도록 구매확약을 함을 비롯하여 다년간에 걸친

직업교육 자리를 화보한다는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다.

연방정부는 몇년만 지나면 신연방주가 유럽에서는 가장 매력있고 성장을

이 높은 산업최적지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내적 통일로 향하는 과정에서

극복해야만 하는 도전은, 미래의 공동이익을 위한 역사적으로 유일한 절호

의 기회이기도 하다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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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통일차정의 외교 . 안보정리적 축면

l. 독일의 주권 회복

독일 통일은 우방국, 동맹국, 유럽 인접국이 모두 동의하는 가운데 달성

되었다. 통일 직전 수주간, 수개월 간의 국제적 협상올 통해 중유럽에 자리

잡은 통일독일은 장차 정의롭고 지속적인 유럽의 평화질서를 구축하고, 초

(超)동맹구조적 유럽의 창조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독

일의 N A T o 회원국 잔류를 비롯하여 기존질서에 아무런 의문도 제기되지

않았다.

l99o년 9월 l2일 모스크바에서 동서독과 4대 전승국에 의해 서명된 "독

일관련 최종처리에 관한 조약" (Vertrage tiber die abschlieBende Regelung

in Bezug auf Deutschland: 일명 2+4조약)으로 독일의 완전한 주권회복이

보장되었다, 동 조약은 독일의 동맹체제 소속문제에 관한 자유재량권, 그리

고 犯94년 l2월 3l일까지 소련군이 규정된 일정계회에 따라 구동독지역으

로부터 철수한다는 사실을 보장하고 있다 출

동 조약은 유럽의 평화질서 유지에 주된 국가이어야 할 통일독일의 토

가 구서독지역, 구동독지역? 동서베를린으로 구성된다는 국경의 최종적 성

격을 확정하고 있다. 또한 동 조약은 통일독일과 폴랜드 공화국이 국제법적

으 로 구속력있는 조약을 체결하여 양국간의 기존국경을 확정할 것도 규정

하고 있다출

통일독일은 다른 국가에 대해 토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고 앞으로도 행

사하지 않을 것이다. 통일독일은 핵무기, 생화학 무기의 생산과 소유를 단

념할 것임은 물론, 이를 무력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

통일독일의 병력은 - l99o년 8월 3o일 비엔나에서 개최된 유럽 재래식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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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감축에 관한 회담에서 선언된 것과 같이 . 3년 내지 4년 이내에

370,000 명으로 감축된다. 외국군과 핵무기 및 핵무기 운반수단은 신연방주

와 동베를린에 주둔 배치될 수 없고 그곳으로 이동배치될 수도 없다. 최종

적으로 동 조약은 베를린과 독일전체에 대한 4대 전숭국의 권한과 책임이

종료됨을 규정하고 있다 .

4대 전숭국과 통일독일에 의한 비준절차때문에, 2+4 조약이 l99o년 lo월

3일까지 발효될 수 없기 때문에? l99o년 lo월 l일 뉴욕에서 4대 전숭국은

통일 시점부터 2+4 조약이 발효될 때까지 베를린과 독일 전체에 대찬 4대

전승국의 권한과 책임이 중단된다고 선언하 다 출

소련은 소비에트 최고회의에서 격렬한 논쟁을 거친 후 l99l년 3월 l5일

4대 전숭국 중 마지막으로 비준서를 통일독일 정부에 전달했다. 이미 서방

3대국 중 미국은 l99o년 lo월 l6일, 국은 l99o년 ll월 l6일, 프랑스는

l99l년 l월 l7일 비준서를 각각 통일 독일 정부에게 전달했다. 이로써 국제

법적 측면에서 독일 통일의 역사적 과정이 종결되었다. l99l년 3월 l5일

2+4 조약의 발효와 함께 베를린과 독일 전체에 대한 4대 전숭국의 권한과

책임은 그 효력이 정지되었다. 그 결과 통일독일은 국내외적으로 완전한 주

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

전후 유럽 역사의 가장 난해한 부담이자 골칫거리었던 독일문제는 모두

가 동의하는 가운데 해결되었다. 즉 2+4 조약은 독일문제를 최종적으로 처

리하는 것임은 물른, 이와 동시에 미래의 보다 나은 유럽을 지향하는 것이

다. 또한 동 조약은 전 유럽에 걸쳐 자결권과 민주주의로 향하는 길이 더이

상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게 되었음을 성문화하고 있다. 독일통일에의 길

은 애당초부터 유럽이라7 틀속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l99o년 lo월 3일

c s c E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2+4 조약이 통일로 향하는 자유 유럽을 실현하

는 역사적 거보라고 환 해 마지 않았다. l99o년 ll월 2l일 파리에서 개최

된 c s c E 정상회담에서 회원국의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은 독일 통일이 민

주적으로 통일될 유럽의 지속적이고 정의로운 평화질서의 구축에 지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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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를 할 것이라고 높이 평가하 다. 전후 유럽 역사상 최초의 방대한 군

비축소조약인 유럽 재래식 병력의 제한 및 감축에 관한 조약 (VKSE, 1

cFE)이 N A T o 회원국과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에 의해 서명되었다 출

c s c E 정상회담으로 성문화된 파리헌장은 모든 회원국의 유일한 정체가 민

주주의라는 사실, 그리고 모든 회원국은 자유시장경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정치적 구속력과 함께 확정해 놓았다
천

2. 신연방주의 E c 조약 및 E c 정피에의 편입

통일과 동시에 신연방주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일부임은 물른, 유럽공동체

의 일부가 되있다. 이를 위해 Ec 집행위원회는 화폐.경제.사회통합에 관한

회담 및 통일조약에 관한 회담에 참여하 다. l99o년 lo월 3일 한시적 과도

기조치가 발효되었으며 그 이후 l99o년 l2월 4일 편입지역인 신연방주를

위해 최종적인 적용규정과 경과규정이 담긴 방대한 Ec 종합대책이 채택되

었다.

3. 독일과 인접국가들 간의 조약환계 재편

2 + 4 조약 체결 당사국들은 그 서문애서 더이상 서로 적국으로 간주하지

않는 대신, 상호간 신뢰관계 및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선언

하 다. l99o년 7월 5일과 6U N A T O 회원국들은 런던에서 개최된 정상회

담을 통해 소련을 포함한 중부, 동부, 동남부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협력한

다는 공동의지를 확인하면서 동맹체제의 구조 및 전략 변화를 위한 기본원

칙을 가결하 다. 또한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이 브뤼셀의 N A T o 본부

에 대사를 파견할 경우 신임장을 제정할 용의가 있음을 선언하 다
零

2+4 조약은 독일의 주권회복과 유럽전체적 맥락속의 통일독일과 연관되

는 각종 조약장치의 출발점이었다. Ec 각료이사회가 l99o년 l2월 l5일 유

럽 정치동맹의 결성 및 경제.통화동맹의 창설을 위해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점은 특히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연방정부는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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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정부와 긴 히 협력하여 어렵고 복잡한 과정 속에서도 독일 통일과 시

간을 맞추어 이러한 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 다
.

4- 독일내 서방군대 주둔 문피의 재조정

독일내에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던 소련, 서방 전숭 3개국, 기타 N A T o

회원국과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l99o년 lo월 3일 통일 이전에 병력주둔권

분야의 새로운 법적 근거가 잠정적으로 합의되어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

다.또한 소위 독일조약 및경과조약에 관한 합의 역시 필요한 사안이었다 출

그래서 2+4 조약의 일환으로 소련군이 철수할 때까지 미국, 국, 프랑스군

이 베를린에 한시적으로 계속 주둔한다는 사안이 결의되었다
출

독일 통일 달성의 후속조치로서 독일내에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 서방

측NA T o 동맹국과 맺은NA T o 주둔군 추가협정을 재검토 할수 있게되

었다.

l99l년 9월 5/6일 Bonn에서 시작된 주둔군 문제 재검토 회담은 i993년 3

월 l8일 추가협정의 변경에 관한 협정, Soltau-Luneburg 협정의 효력정지

에관한 협정 및부대합의사항이 서명됨으로서 완결되었다. 이러한 합의사

항은 통얼독일의 주권이 십분 배려된 것으로서 당해 국민들의 부담을 근본

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이다 출

5 . 독일내 소린군 주둔 및 철수 문제의 재조정

구소련군의 주둔 및철수에 관한규정은 독일통일에 따르는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중대과제 중의하나이다. 동시에 이문제의 처리는 신연방주와 ; ,

주민들의 중대관심사안이기도 하다. 조약체결의 기본원칙이 단 몇주동안에

확정되었다
.

l99o년 lo월 l2일 통일독일과 소련은 소련군의 한시적 독일주둔 조건 및

정연한 천군방템에 판한 조약에 서명하 다. 이와 연계하여 l99o년 lo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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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소련군의 독일 주둔 및 철수에 따르는 재정적 측면을 다루는 일부 과도

기 조치에 관한 조약이 서명되었다 출

주둔 및 철군조약의 규정대로 구성된 합동위원회를 통해 연방정부와 주

정부를 일방으로 하는 측과 소련 서부주둔군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측간에

긴 한 협력관계가 진행되었다. l2개 실무단은 군대의 주둔 및 철수에 따르

는 문제점을 취급하 다, 별도로 구성핀 위원회는 과도기 협정에 따르는 각

종 대책의 시행문제를 담당했다 출

양측의 방대한 협력사례로는 시장경제조건에 적절한 병참공급의 확보, 주

둔군 훈련활동에 관한 조정, 소련주둔군과 그 가족의 독일 법질서 준수, 환

경 및 부동산 문제, 손상에 대한 보상, 관세 및 세금문제, 병력수송문제, 직

업전환교육 대책 및 주택건설계획 등을 들 수 있다.

l992년 l2월 l6일자 콜 수상과 옐친 대통령에 의한 공동성명을 근거로

구소련 주둔군의 독일 철수는 박차를 가할 것이며 l994년 8월 3l일이면 철

군이 완료될 것이다. l993년 7월말까지 구소련 서부 주둔군 총 546,200명의

약 8o%가 철수하 다. 신연방주에 있는 막대한 구소련 주둔군 장비 역시

이와 동일한 것이 적용된다 출

구소련 주둔군의 주둔과 철수는 조약체결 당사국간의 신뢰구축이라는 조

약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협력관계로 볼 때 주

둔에 따르는 각증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독일 주민과 주둔병력 사이에 별문

제 없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 근거가 충분하다 今

6. 철군을 위한 재정적 보장

소련측은 주둔비용 및 귀향운송비웅을 비롯하여 구소련지역내 방대한 주

택건설계획과 직업전환피육대책을 위한 정착비용으로서 막대한 분담금을

연방정부로부터 지급받기로 확약받았다. 총 l2o억 DM이 4개년 동안 분할

지불될 것인바, 그 중 78억 D M은 주택건설용, 2억 D M은 직업전환교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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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용, 3o억 D M 은 무이자 차관이다 .

이와 동시에 이전 루불화 (Transferrubel) 및 부동산에 관한 취급규정이

합의되었다 .

l992년 l2월 l6일자 공동성명을 통해 연방정부는 철수병력의 정착기금으

로서 러시아측에게 5U 5,000만 D M 을 더 지불하기로 약속하 다. 연방정부

는 이러한 구소련 서부주둔군 정착지원대책을 통해 c諾 각국에 수용될 병

력의 사회복지여건을 안정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다
.

7. 소련군의 동독주둔으로 인한 찰경오염

l992년 l2월 l6일자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 측이 제기한 구소련 서부주

둔군이 사용했던 독일 부동산 상의 자산에 대한 보상문제 역시 해결되었다 출

양측은 이에 관한 한 상호간 청구권 제기를 사양하기로 하 다. 구소련군이

철수한 후 독일측에게는 이러한 부동산에 남아 있는 환경오염때문에 상당

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대대적 조사계획의 일환으로 해당 부동산의 환경오염 석부에 관한 현황

파악이 시작될 것이다. 관련 부동산의 최초 가치평가를 비롯하여 위험방지

용 긴급대책의 착수 역시 이와 관련된 과제이다. 필요할 경우 위험정도 파

악을 위한 후속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

연방정부는 병력주둔으로 야기되는 환경피해에 대해 효율적인 예방대책

을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규모 계몽 프로그램 및 특수 환경장교 교육

훈련 둥을 통해 환경보호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주둔병력의 쓰

레기 처리비용의 대부분을 지불하고, 더이상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특수폐기물 제독처리비용 전액을 부담하기로 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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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동독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처리

독일 통일에 따라 발생된 중대한 과제의 하나? 동독이 제3국과 체결한

국제조약의 처리문제 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의 처리 (통일조약 제l2조)는

2+4 조약의 서명을 기해 동.서독 외무장관이 서신을 교환함으로써 다자간

의 의무사항이 되었다. 또한 l99o년 ll월 9일 독.소 협력조약이 서명될 때

핵심적 사안이 바로 이 문제이기도 했다.

신뢰성 보호) 당사국의 이해관계, 독일의 조약상 의무사항의 관점에서 二료

리고 법치국가적 기본질서에 따라 E c 관할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조약체결

당사국과 동독이 체결한 국제조약이 논의되었는데, 조약의 존속, 조정> 효력

상실 여부를 규정 또는 확정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출

동독 외무부가 작성한 조약관련 자료집에 따르면 동독은 l37재국과 2,6oo

건의 조약을 체결하 다. 회담이 진행되는 도중 이 자료집에 정리되어 있지

않은 기타 조약도 있음이 드러났으며 조약 전체의 7%만이 동독 관보를 통

해 공표되었을 뿐이었다. % - 2,200 건의 국제조약이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논의되었고, 이 중 8o%는 l99o년 lo월 3일 독일 통일을 기해 그 효력이 상

실되는 것으로 받아 들여졌다. 동독이 체결한 국제조약을 근거로 하는 교육

훈련의 숭인 및 장학금 숭인조치는 신뢰성 보호라는 관점하에 교육훈련의

목표 및 연구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독일 통일의 날이 지나서도 계속 추

진되고, 동독에서 취득한 직업시험 및 학위가 인정된다 .

효력이 정지되는 것으로 확정된 모든 조약은 법적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

하여 연방관보 제II부를 통해 공시되었다 (부록, 도표 Nr. l 릿통일조약 제

l2조에 입각한 합의사항" 참조).

- J / .



제 2 장 외교 . 안보 정 책 D w F w f R l u ☞ . . r w

9 . 외교망의 확충

독일 통일의 결과 동독의 재외공관이 폐쇄되고 7 대신 일련의 재외공관

이 신설되 었다 .

l99o년 lo월 4일 부로 Breslau, Danzig, Stettin, PreBburg, Minsk에 총

사관이 개설되었다. 울란 바토르에 대사관 (l99o년 ll월 l일), 호지민 시에

총 사관 (摘蛇년 4월 lo일)이 설치되었다. 북한과 캄보디아와는 비록 외교

관계가 수립되지는 않았으나 평양 (l99l년 l월)과 프놈펜(l99l년 7월)에 각

각 이익대표부가 설치되었다. 를랜드의 경우 Kraukau (1991년 6월 l일)에

총 사관이 개설되고 Breslau 주재 총 사관의 별관이 Oppeln (1992년 7월

8일)에 개관되어 사관망이 보완되었으며 헝가리의 경우 Funfkirchen

(l99o년 ll월 l2일)에 총 사관이 개설되었다 .

중유럽과 동유럽은 물른 통일 독일의 비중이 커진 국가 (서유럽 및 미국)

주재 재외공관을 비롯하여 제3세계의 현지에서 (개도국 프로젝트, 문화활동

둥) 동독이 괄목할만하게 참여했던 기존 재외공관은 보강되었거나 존속되

었다. 중유럽, 동유럽, 남유럽의 변화와 더불어 l99l년 중반부터 수많은 재

외공관이 신설되 었다 .

l99l년 9월 2일 발트 3국의 수도 (Tallinn, Riga, Wilna)에 대사관이 설치

되었다. 키에프 (l992년 2월 7일), 민스크 (l992년 3월 l3일) 주재 총 사관

은 각각 대사관으로 격상되었다. 티플리스 (l992년 4월 l3일), 타쉬켄트

(l992년 5월 6일), 알마아타 (l992년 lo월 2o일) 주재 대사관이 신설되었다
.

대리대사가 관장하는 소규모 대사관이 BakuSb- Bischkek (1992년 9월 l7

일), Chisinau (1992년 lo될 31(a), E h w a n (1992년 l2월 l1D, Duschanbe

(l993년 6월 lo일)에 설치되었다. Aschgabad 에는 곧 대사관이 설치될 예

정이다. 이와같이 독일연방공화국은 구소련의 모든 숭계국가에 재외공관을

갖추게 되었다 .

. 32 .



t 제2장 외교 . 안보 정색

구유고슬라비아 지역에도 다음과 같이 재외공관이 신설되었다. l99l년 ll

월 6일에 설치된 Laibach 주재 총 사관은 Zagreb 주재 총 사관과 함께

l992년 l월 l5일 대사관으로 격상되었다. l992년 4월 l3(V Skopje (마케도

니아)에 총 사관이 설치되었다. 사라예보 주재 대사관의 개관시점은 전쟁

때문에 아직 미지수이다 출

프놈펜 주재 이익대표부는 l992년 2월 l4일부로 공식 대표부가 되었으며

l99o년 5월부터 설치된 Hermanns短dt 주재 사사무실은 l993년 4월 l일

을 기해 총 사관으로 격상되었다. l99l년 9월 9일, 로마 국제기구 주재 상

주대표부가 설치되었다 .

이와같이 독일 통일 이후 외교망은 대대적으로 확장되었다 .

그러나 독일외무부는 인력구조 및 직제구조에 따르는 막중한 부담때문에

공관망을 냉정하게 검토하여 감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

다. 그렇다고 아무런 대안없이 공관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대사

관을 대리대사관으로 격하시키거나 총 사관을 별관 내지는 명예총 사관

으 로 대치시키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의 제l차적 조치는 이미 금

년도에 실현될 것이다 (부록, 도표 Nr. 2 "1990년 lo월 3일 이후의 신설

재외공관" 참조).

II. 통일과정에서의 연방군

l- 통일이전의 상황

동독 인민군 (Nationale Volksarmee, 약칭 NvA)은 "사회주의 전형적 군

대"로서 공산당의 도구이자 특혜조직이었다. 구동독 공산당 (sED)은 군내

부의 치 한 조직망을 통해 N v A 소속 모든 장병들을 감시하 다. 거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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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장교와 하사관의 절반은 당원이있으며 숭진 역시 sE D를 통해서만 가능

했고 sE D를 통하지 않거나 s E D를 반대하고서는 불가능했다 .

병 에 수용된 인민경찰을 포함하여 창설 35주년에 접어 든 l99o년 현재

N v A 병력은 175,000명에 달했다. N v A 는 국민개병제도에 의한 군대로서

징집대상 청년들은 이미 청소년기에 군사훈련을 받은 다음 l8개월간 육군
f

해군, 공군에 근부하 다 .

N v A 소속 군인들은 대기체제 및 기동체제의 일부로서 모스크바가 중앙

통제하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연계되어 고도의 대응력을 갖추고 있었다 .

또한 N v A 이외에 다출과 같은 "무장된 조직"도 있있다. a) 내독국경의

육지와 수상에 설치된 국경차단시설에 대규모 투입된 국경수비대 b) 국가

보위부(s短si) 내 병력 c) 직장전투부대

2. 동독 인민군의 해피

l989년 말 동독의 대변혁과 더불어 N v A 내부에서도 임무수행에 관한 이

해 및 군의 역할에 관한 사고전환과정이 시작되었다. 즉 l99o년 3월 민주적

방법을 통해 처음으로 합범적인 정치지도체제가 구성되자, 최소한 군부개혁

만이라도 단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심리적 고려가 시작되 다. l99o년 7월

2o일부로 모든 料v A 소속 장벙들을 위한 새로운 복무선서가 도입된 것도

이와같은 맥락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N v A 의 과거 및 그 지휘관들의 과거

경력때문에 군의 재편이란 오로지 미미한 출발상태에 지나지 않았다
.

국제법 주체로서의 동독이 멸망한 이후, l994년 말까지 독일전체를 위한

연방군은 총 370,000 명으로 감축된다는 기정사실에 처했던 N v A 의 장래문

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독일군 전체에 대한 단일 지휘체제는 명

령권자이자 지휘관인 연방 국방부장관에 속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기정사실

이었으므로 등독 국방부는 해체대상이었다. 애당초 N v A 는 "한 국가내에

2개 군대"라는 이론을 고수하 지만 국가통일의 달성과 더불어 N v A 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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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은 중단되었으며 기타 "무장된 조직"의 요원을 제외한 N v A 소속장병들

은 군인법에 따라 잠정적으로 연방군 소속 장병이 되었다. N v A 산하부대

는 하나씩 해체되었으며, 연방군 산하부대는 기존 연방군 소속군인과 해체

된 N v A 군인으로 재구성되었다 .

전독군 구성을 위한 각종대책을 준비하기 위하여 l99o년 8월 l7일

strausberg 에서 동독국방부와 합의하에 연방국방부 통합대비단이 동독국

방부 내에 설치되었다. 통합대비단의 임무는 동독국방부와 부단한 접촉을

유지하면서 가입지역인 구동독지역 내 연방군의 미래구조형성에 필요한 결

정사안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특히 병력, 자재, 예산, 사회복지 관련사안, 인

프라스트럭쳐, 통신망, 위생시설, N v A 의 경제활동 둥에 관한 현황파악을

비롯하여 명령권과 지휘권 인수에 따르는 문제점의 사전해명, 가입지역에

신설될 지휘조직의 구성과 숙 지에 관한 준비 둥이었다. 통합대비단은 군

인과 민간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원은 지원인력을 포함하여 모두 2o명 이

었다. 통합대비단의 임무는 l99o년 lo월 3일 연방국방부 외청의 설립과 함

께 종료되 었다 零

l99o년 lo월 3일 독일 통일 직전, 동독이 바르샤바 조약으로부터 탈퇴하

자 연방군은 독일 통일의 달성과 더불어 독일 전체에 대한 국방의 임무를

인수하 다. N v A 를 대표하는 고급지춰관들은 동독국방부장관 Rainer

Eppelmann에 의해 직위해제되었다. U 7,000명에 달하는 NvA의직업장교

들은 자발적으로 전역하 다. N v A 소속 장군과 제독, 55세 이상의 직업군

인, 정치장교, 군검찰청과 군사법원 소속 군인들은 연방군으로 인수되지 않

았다. 국경수비대와 민방위 체제 요원 6,ooo명은 연방군 내에서 민간근무직

의 특수지위를 한시적으로 부여받았다. 동독국방부 Rainer Epelmann 장관

은 일일명령을 통해 약 103,000명의 N v A 군인들을 l99o년 lo월 3일 o시를

기해 근무해제시켰다. 연방국방부 Gerhard Stoltenberg 장관의 독일 통일

관련 일일명령의 본문이 부록의 도표목록 제3s. (1990년 lo월 3일자 연방

국방장관의 일반명령)로 수록되어 있다. N v A에게는 군인과 병무행정의 구

- 35 -



제2장 외교 . 안보 정책 l D l w s s w l D t f # F ~

분이 미지의 사안이었다. 그래서 N v A 소속 인력은 해체된 후 연방군의 소

속부대 또는 병무행정청의 일원으로 배치되어야만 했다 출

l99o년 lo월 3일을 기해 연방군의 관할 역의 확장과 더불어 약 l,5oo개

의 단위부대 및 근무처가 화대되었다. 통일 시점까지 495,000명의 군인과

183,000명의 군속으로 구성되었던 연방군의 인력은 약 90,000명이 증원되

었는데 그 중 약 50,000명은 구 N v A 소속 단기지원병 및 직업군인으로서

"대기병" 상태에 처해 있었으며 약 48,000명은 군속이있다 .

이미 l99o면 l2월 3l일부로 구 N v A 소속 장기근속자 약 20,000명은

N v A 원호규정에 따라 "확대원호조치"를 받은 후 자발적으로 전역하 다 龜

이에 추가하여 구 N v A 소속요원 약 2,ooo명은 그 후 몇개월 동안에 걸쳐

병무행정분야에 전속되었다. 이는 기본법 제87b조가 의미하는 병무행정임무

를 수행토록 하는 군인들이었다. l9刻년 말까지 독일군의 병력수는 370,000

명으로 감축되고 군속수는 서기 2o關년까지 약 151,000 명으로 감축하도록

되어있다 .

연방군은 통일과 더불어 우수한 장비와 현대식 무장을 갖출 책임을 지게

되었다. Nv A와 국경수비대 소유 자재와 부동산 일체를 비롯하여 직장전투

단? 민방위조직, 국가보위부, 인민경찰, 체육.기술협회 소유 군사장비를 안전

관리하고 무자격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다
출

연방군은 통독과 더불어 전차 2,337대, 장갑차 5,98o대, 대포 2,245문, 항

공기와 전투용 헬리콥터 479기, 군함 7l척을 NvA로부터 인수하 다. 이에

추가하여 l2o만정의 개인 소화기, U 300,000만톤의 탄약을 비롯한 막대한

양의 장비도 인수하 다. 이와같이 방대한 비축를은 동독 전역에 걸쳐 단

며칠 이내에 완전등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자,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회원

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토록 어마어마한 물질적 잔재를 안전하

게 보전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 내지 매각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는

l99o년 lo월 3일 이래 당면한 중대 결정사안이 아닐 수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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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 "잔재" 중에는 약 2,28o건의 다음과 같은 각종 군용 부동산도 포

함된다. 병 , 군용막사, 저장고, 훈련장, 훈련시설,지하시설, 항만, 비행장

둥이 그와 같은 것인데 이 중 3/4은 연방군에게 불필요한 것이다. l993년 3

월까지 8o% 이상이 가처분 상태에 처한 다음 연방정부, 신탁청, 지방자치

단체 둥 민간사용목적의 일반 기본재산으로 전환되었다. 민간용으로 전환된

부동산의 거의 대부분은 불량한 상태 내지 황폐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
會

숙소와 부속건물과 난방시설은 위생상태, 서비스 상태, 환경보호 면에서

최소기준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그 반대로 군수품 비축창고는 비교적

고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출

이와 동시에 연방군은 1,455 K m에 달하던 지난날 동서독 경계선에 연해

설치된 l36 K m의 장벽, 8l8개의 관측용 망대와 지휘소를 신탁관리해야 하

는 책임을 맡았다. l96l년 이래 국경차단장치에는 무려 l3o만개 이상의 지

뢰가 매설되 었다 출

l985년까지 국경수비대가 지뢰제거에 착수하기는 했지만 34,000개에 달하

는 지뢰가 안전하게 제거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다
.

l99o년 lo월 3일부터 국경차단시설의 제거 및 지뢰탐지작업이 즉각적으

로 착수되었다. 지뢰탐지작업을 위해 연방군 지휘하에 지뢰분해단 (오늘날

Spreewald-Dahme 에 있는 pzitz 소재) 중심으로 과거 국경수비대원 약

6,ooo명이 투입되었는 바,이들은 특수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었다 .

국경차단시설 제거는 연방군의 신탁관리를 통해 l99l년 9월 3o일까지 속

행되었다. 그 다음부터 이 작업은 민간기업체에게 위임되었다. 현재 수주회

사에는 13,00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과거 국경수비대원들이

었다. l993년 말까지 국경차단시설이 제거되고 l995년 초까지 지뢰탐색작업

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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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신연방주얘의 연방군 신설

l99o년 신연방주에 연방군을 신설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은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았지만 신속한 통합군 형성 및 병무행정의 구축이라는 복잡다단한

문제가 최단시간내에 미래지향적으로 해결되어야만 했다. 게다가 각종 경과

규정이 수림되어야 했다準

연방정부는 독일 통일의 날을 기해 각 연방부서로 하여금 베를린에 "외

청"을 설치하여 신연방주와 구연방주의 릿신.구 공동성장"을 위한 부서차원

의 지휘요소를 구성하도록 결정하 다. 이 결정에 따라 l99o년 lo월 3일 연

방국방부 역시 외청을 설치하여 동독국방부의 해체 및 이와 동시에 부서의

기타 임무를 수행하며 베를린 소재 여타 연방 및 주정부기관에 대해 국방

부를 대표하도록 하 다. 오늘날 외청의 주임무는 병 , 부동산, 환경보호,

군비(軍備) 둥의 분야에 대한 관장이다 會

가입지역내 전군을 지휘하기 위하여 우선 연방국방부 직할 명령기관으로

서 Strausberg 에 연방군 동부지역 사령부를 설치하여 l명의 사령관을 배

속하 다. 사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았다 주

. 명령권과 지휘권의 인수시점에 존재하던 육 .해 .공군 전 부대에

대한 지휘

. 추진 중인 지휘조직의 분산 실현

- 미래의 병력구조에 부적합한 근무처와 단위부대의 해체

. 계속활용 또는 폐기처분될 때까지 N v A 장비의 인수 및 보전

. 소련군 철수조치의 지원

이와같은 과도기적 군사지휘는 단위부대와 근무처에 대한 책임을 참모차

장과 의무사령관에게 단계적으로 이양함으로써 단기간내에 끝날 수 있었다 .

그 결과 l99l년 6월 3o일 연방군 동부지역 사령부가 해체되게 되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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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군사통합의 중요한 조직상의 단계가 성공리에 완료되었다 구

군사지휘체계의 구축과 병행하여 부대 구축 역시 신속하게 진행되있다
等

육군과 중앙의무회의 구축은 단 3년 이내에 거의 완벽할 정도로 완료되었

다. 공군과 해군, 그리고 육해공군 통합분야에 있어서는 아직.수많은 단위

부대, 근무처, 학교둥이 현재의 구서독지역 주둔지로부터 가입지역에 있는

새로운 주둔지로 이전되도록 할 것이다. 현재 이와같은 이전계획이 준비 중

이며 그 중 제l단계 조치는 l994년 중에 완료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내

적통일달성을 위한 연방군의 현저한 기여가 아닐 수 없으며 주권 역의 신

속한 단일화와 확장에 걸맞는 병력의 분산배치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출

그렇지만 단위부대와 근무처의 이전은 곧 당면한 연방군 소속요원은 물른

그 가족에게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막대한 추가투자가 뒤따

라야 되는데 국가예산의 어려운 사정에 비추어 볼때 일정계획을 재고하피

않을 수 없게 희었다. 그러나 내적 통일에의 길을 성공리에 환성하기 위하

여서는 이와같은 급부능력은 창출되어야 하며 또한 가능성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l994년 말이면 370,000명의 연방군 중 58,000명이 가입지역에 주

둔하게 될 것이다 (본서 부록 도표 Nr. 4. "1993년 5월 5일자 초당적 연방

주의 위원회에 제출한 가입지역내 연방군 주둔계획에 관한 제4차 최종보고

서" 참조).

l99o년 lo월 3일 이래 새로운 연방군을 구축하고 지휘하기 위하여 우선

약2,ooo명의 병력이 구서독지역으로부터 파견되었다. 오늘날 약7,ooo명의

직업군인 및 단기지원병이 구서독지역으로부터 파견된 후 신연방주에서 근

무하고 있다주

연방군 구축의 성과는 연방군으로 자율적으로 전입된 舊 N v A 출신 단기

지원병 및 직업군인 25,000명의 성실하고 충성스런 협조가 없었더라면 불가

능했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군 통

합에 지대한 기여를 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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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N v A 출신 직업군인 및 단기 지원병의 통합은 연방군 재편이라는 맥

락으로 볼 때 .단지 간접적 관련사안일 뿐이었다. U 12,000명의 장교와

12,000명의 하사관이 2년 간에 걸친 한시적 군인으초서의 임시근무를 지원

하 다, 그러나 연방군의 인수능력은 장교 6,ooo명, 하사관 11,000명에 지나

지 않았다. 현재 수요구조상 3,2oo명의 장교와 7,65o명의 하사관만이 계속

근무하도록 선별되었다 (l993년 4월 3o일 현재). 직업군인으로서 계속 근무

하게 될 장교들은 사전에 "초당적 심사위원회 "로부터 심사를 받았다. 장기

근속 지원자 중 다수의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적정한 사회복지적 해결방안

이 모색되었라 (부록, 도표 Nr.5. "구동독 인민군의 연방군 편입" 참조).

인수병력이 연방군내에서 상관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여부는 신중한 주의

를 필요로 했다. 그래서 적절한 보충교육훈련을 통해 중요한 기본여건이 갖

추어지도록 하 다. 또한 일상근무에 필요한 행동의 안정성을 갖추기 위하

여서는 집중적인 교육훈련과 지속적인 연수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보

충훈련교육을 통해서 군사지휘관으로서 숭진할 때 기회균둥의 원칙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

단기 지원병과 직업군인을 연방군으로 편입시킬 때 적절한 원호규정을

수림하는 것도 중대사안이다. 이에 통일조약은 다음과 같은 특수조치와 함

께 군인원호법을 이양한다고 명문화 해 놓았다. 즉 가입지역의 특수사정을

참작하여 가입지역에서 취득한 연급수령권이 법정연금보험 산정시 중요기

준이 된다는 점을 연금이양법과 군인원호법 경과규정으로 구체화 해 놓았

4 .

현재 단위 부대의 교육훈련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기존 자매결연관

계의 일환으로 구서독지역 단위부대를 통해 수행되던 지원은 계속해서 줄

어들고 있다. 단위부대의 교육훈련 수준은 구서독지역 연방군의 교육훈련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다
수

병역의무 역시 예컨대 구서독지역의 징집연령해당자가 신연방주로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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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거나 그 반대로 구동독지역의 징집연령해당자가 구연방주로 소집되는 방

법을 통해 내적통일 달성에의 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같은 "혼합

근무원칙 (Durchmischung)은 장기근무병과 군속때게도 적용되고 있다를

군 .민 협력분야에 있어 지금까지 군(Kreis)과 주(LSnder) 차원에 걸쳐

대대적인 민간조직이 구축되었다. 군 .민협력은 특히 재난구조지원의 일환

으 로 병력이 투입될 때 주민들로부터 "새로운 부대"에 대한 인정도를 높이

는 긍정적 파급효과로 나타나고 있다출

새로운 육군구조가 가입지역에 조기도입됨으로써 국가차원의 지휘관련

참모부의 통합을 비롯하여 순수한 지역관련 임무수행에 있어서도 그 효출

성이 실중되 었다구

공군은 비행안전을 유지하고 N A T o 방위 역 이외의 공에 대한 신성

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같은 임무는 이미 l993년

부터 가입 지역내 비행장에서도 실현되고 있다 .

동서독 지역에 걸친 각급 책임근무처의 지휘 능력, 그리고 이와 관련된

광범한 정보교류는 오로지 충분한 기술적 통신가능성을 통해 확보되어야

한다.

이는 연방군의 통신체제가 기술적으로 다른 구동독 인민군의 "참모통신

망 s l" 및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지휘통신망" 중 사용가능한 부분을 연결

해야 가능하다. 특일연방체신청 (Telekom)의 전화선이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해 - 각종 조직적.기술적 조치에 병행하여 - 연방군 고위사령부의 이동

용 무선통신시설을 2년 이상 야전용으로 활용될 것인 바, 투입병력이 고 도

의 책임의식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공군과 해군용 전술 통신할 역시 마찬

가지이다. 모든 고정 통신망은 기술적 운 상 새로 조정되어야 한다. 통신

망을 궁극적인 사용목적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장기적인 투

자를 필요로 하며, 이에 추가적인 합리화 조치들이 뒤따라야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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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의 날에 즈음하여 병무행정의 효율적인 기본구조 역시 구축되

어야만 했다. 그 결과 신연방주의 각 지방 병무행정 관계기관 및 시설은 구

서독지역처럼 전국적으로 분산 배치되었다 차

제 vll 병무행정청이 Strausberg에 설치되었으며 그 관할 역은 가입지

역 전역을 망라하는 것이다. 이에 병행하여 (Berlin 이외의) 각 주 수도에 5

개의 병무행정 지청이 설치되었다. 병무행정 지청장 휘하에는 l9개의 주둔

지 병무행정지소, 26개 군(Kreis)병무행정지소, 연방언어청 외청 l개소 및

기타 지소가 설치되어 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부록, 도표 Nr.4. "1993

년 5월 5일자 초당적 연방주의위원회에 제출한 가입지역내 연방군 주둔계

획에 관한 제4차 최종보고서" 참조).

병무행정체계는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발전되었다. 병무행정의 임무는 주

로 과거 N v A 에 소속되었다가 재편성된 후 연방군의 단위부대 내지 병무

행정에 근무하게 된 인력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경험이 풍부한 구서독지역

출신 인력이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각 지방 병무행정지소와 군부대에서 근

무하는 22,000명의 민간인에게는 그 지방에 존재하는 안정된 일자리이다 .

관리직 공무원 신분으로 전직을 신청한 3,ooo건 중 지금까지 절반 정도가

긍정적 판정을 받았다
구

l99o년도 lo원 이래 신규 채용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추

가연수교육이 근무일수로 산정할 때 총 200,000일 정도 실시되있다. 각급

기능차원을 위한 특수 기초과정과 중급과정이 개설되어 법치주의 국가적

행정행위의 기본원리 및 병무행정에 관한 필수지식 등이 전달되고 있다. 지

금까지 6,6oo명의 참가자들이 연방 병무행정 및 국방기술 아카데미, 연방

공공행정 학교 (연방군 린면학부), 연방군 행정학교 (II로부터 Iv) 등 중앙

교육과정을 이수하 다. 이에 주가하여 지방교육기관의 연수과정 및 직장

연수과정도 있어 총 20,000명에 달하는 제 vll 병무행정산하 관리직 공무

원, 사무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들이 교육훈련을 받았다. 연수교육으로 인

한 근무지 이탈시간은 각 근무처에 심한 업무장애를 야기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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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l99l년부터 병무행정기관은 신연방주 출신 신규채용공무원들을 위

한 교육훈련에 착수하 다. l993년 말까지 기술직 및 행정사무직 공무원 교

육훈련생 32o명을 위한 연수원 자리가 신연방주에 마련되었으며 구서독지

역에도 신연방주 출신 직원 52o명을 위한 연수원 자리 (그 중 약 3oo명은

관리직 공무원)가 마련되었다 .

연방군이 인수한 N v A 군사장비의 안전하고 정연한 관리문제는 특히 신

연방주에 있는 단위부대에게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구 N v A 소유

장비의 거의 대부분은 연방군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거나 기타 이유 때

문에 연방군이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

그와 같은 것으로는 l99o년 ll월 l9일 서명된 유럽재래식무기감축에 관

한 협정 (cFE)에 따라 제한조치에 처한 약 lo,o關종의 무기시스템을 들 수

있다. 독일이 보유할 수 있는 이 무기시스템의 최대량이 늘어나지 않았음에

도 불구하고 오히려 "i+i=r이라는 공식이 적용될 수 밖에 없었다. 그 결

과 독일은 모든 c F E 협정체결 당사국 중 제2위의 감축의무를 릴어지게 되

었으며 협정상 인수한 이 무기전체를 l995년 ll월말까지 파기해야만 한다 .

이 무기시스템을 적시에 파기하기 위한 고액의 비용은 l억 D M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타 장비는 다른 부서 (예: 재난 방지), 신연방주 공공기관, 제3국의 인

도주의적 임무수행, 연방정부가 인정한 자선단체 둥에게 무상공급된 후 활

용될 것이다. 장비의 일부는 장비구입지원 및 N A T o 방위지원의 일환으로

우방국에 기증하거나 판매할 것이다 .

나머지 장비는 연방정부의 위탁회사인 V E B E G (연방재산매각 유한책임

회사)를 통해 매각되거나 아무 이윤이 없을 경우 폐기처분될 것이다. 분류

된 장비는 장비담당부서가 적절하게 매각할 때까지 한 기업체에 의해 보관

된다. 산업폐기조치는 거의 신연방주에 있는 기업체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으며 일부 분7에 있어서는 상당한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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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룩되었다.

신연방주 환경보호문제는 연방군에게 특수한 도전을 의미하는 과제이다 會

왜냐하면 인수한 부동산 중 일부는 환경을 손상시키는 유해물질로 오염되

어 있고 l,42o개의 난방시설은 연방유해물질 방출보호법의 기준에 미달하

며, 노후한 탱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은 지하수를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게

다가 인수된 구동독 인민군 무기 중에는 독성이 강한 액체 로켓 연료와 위

험물질이 들어 있는 것도 있다. 이토록 전대미문의 엄청난 환경문제는 오 로

지 단계적으로 해결될 수 밖에 없다. 우선 다음과 같은 중점대책이 취해진

다. a) 기자재, 탄약, 위험물의 폐기처리 b) 장기적으로 이용하도록 계획

되어있는 부동산의 환경피해정비 c) 훈련장을 환경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자연잠재력을 보존하고 계속 개발 d) 환경보호인력의 임무수

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환경보호기관의 구축 e) 모든 연방군

소속요원에게 환경보호의식올 강화시키고 환경보호에 적절한 행동방식을

고양. 이미 환경의 질을 개선함에 있어 훌름한 결과가 달성되었으며, 계속

적인 진전을 위하여서는 충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구

계속 군사용으로 활용될 약 53o개의 부동산에 대한 정비는 구서독지역의

인프라스트럭쳐 개선조치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군인용 숙소는

l99l년과 l992년에 걸쳐 l6억 D M 의 투자를 통해 괄목할만하게 개선되었

다. 이 재원 중 막대한 양이 해당지역 중소건설업체에게 흘러 들어갔다. 병

과 부속건물의 신속한 개선이 우선적 목표이기는 하나 막대한 재원이 필

요하기 때문에 구서독지역 수준으로 평준화되기까지에는 장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통일된 독일군의 군인들에게는 군종목사로부터 심령의 안정을 배려받을

권리와 종교활동을 아무런 지장없이 수행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구연방

주에서는 연방군내 신구교 장병들을 위한 목회활동이 국가와 교회가 체결

한 계약을 바탕으로 확고하고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군종목사의 활

동은 교회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국가가 이를 행정직으로 지원해 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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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방주 카톨력 장병들을 위한 군종목회활동은 통일조약을 통해 이양된

법적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구축되었다. 그러나 신도 거주지역과 근무지가

널리 산재되어 있어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반해 신연방주에 있는 주립 신

교교회측은 지금까지 군종목회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자는 제안을 받아

들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연방국방부는 구동독지역 교회의 여망에 걸맞는

규정을 도입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신교도 장병들은 각 지역에 있

는 교회에서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는 하나 군종목회활동에 관한 계약

에 입각한 군목활동과는 아직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연방국방부는 동.서독군을 통합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신연방주 주림신교

회가 지금까지 습득한 인식과 긴급한 교회내적 토론과정을 바탕으로 군종

목회활동에 관한 계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후, 미래의 양호한 관계수림을

위해 이를 받아들이기를 회망하고 있다.

가입지역내 연방군용 주택공급은 특히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출

통일과 더불어 독일은 약 64,000 동에 달하는 관사를 구동독 인민군으로부

터 일반 기본처산으로 인수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은 현재 연방

주둔지역 이외에 있어 연방군 주택공급용으로 고려될 수 없을 뿐더러 이미

점유상태에 있고 심각한 주택난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아무런 변동이 일

어날 수는 없다. 신연방주 연방군 가족에게 적절한 주택을 마련해 주기위해

서는 최소한 총 9,ooo동의 주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수요를 충

족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구

연방군에 의해 수행되는 직업육성업무 역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

이는 2년 이상 장기근속자로서 인수될 수 없는 구동독 인민군을 위해 실시

하는 직업전환교육 및 추가연수교육대책인데, 연방고용청에 의해 지원된다 .

지금까지 12,000명 이상의 구동독 인민군 출신 장병들이 직업연수교육을 받

았다.

연방군은 효율적인 군.민 협력활동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훌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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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가 되었다.

연방군은 공공통신망이 완전 차단된 상태를 연결시켜주기 위해 통신시설

을 사용토록 하고 독일체신청 T E L E K O M 의 확장계획수림에 참여하는 둥

다양한 형태의 지원조치를 통해서 심각한 재건과정의 공공행정이 제 기능

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대한 기여를 하 다 차

연방군과 지방자치단체? 각 주정부t 각종교육기관, 시민들이 광범한 협력

관계를 유지한 결과, 구태의연한 군의 고립상태가 대체로 극복될 수 있었

다. 또한 연방군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설립 및 자재구입 발주

등을 통해 각 지역경제 특히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연방군에 대한 인정도가 높아지고 있다. 신연방주 주민들에게는 대화중심적

으로 수행되는 흥보활동을 통해 안보정책과 연방군에 관한 인식이 제고되

고 있다. 즉, 연방군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내적 통일 달성에 성공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부록, 도표 Nr.6. "통일 과정에 있어서의 연방군에 관한 각

종 일반 문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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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가와 헌법

l. 舊동독 사회주의피제하의 헌법과 기본권

구동독 헌법은 외적으로 '국민' (Staatsvolk)과 '구획가능한 국가 역' 과

나아가 국제법적인 의미에서 舊동독의 自主國家性을 인정받을 요소를 설정

하는 기능을 부여받았다. 또한 내적으로는 공산당(sED)의 지도적 지위를

헌법적으로 선언하고, 이에 근거한 구동독체제의 기본적 성격을 확정해 주

어야 했다. 이로써 구동독 헌법은 당과 국가의 이해를 합치시킨 공산당의

한 권력수단의 역할을 담당하 다 零

형식적으로 볼때 구동독 헌법은 독일 연방공화국(BRD)의 기본법과 마찬

가지로 일련의 기본권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물른 구동독 헌법의 기본권조

항은 독일 연방공화국의 기본권 부분이 기본법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과는 다른 비중을 갖고 있었으며, 그 내용에서도 차이점이 있었다. 서독 기

본법의 기본권은 법치국가적 자유관에 입각하여 모든 국가활동과 국가권력

행사에 우선한다. 이러한 이유로 기본권은 불변의 가치를 지니며 헌법의 서

두에 명시되어 있다. 반면 구동독의 기본권은 막스-레닌주의적 이데올로기

의 목표와 목적에 의해 정의되었다. 이러한 종속성으로 인해 구동독.헌법

내에서 기본권조항은 '사회주의체제와 국가질서' 에 관한 상세한 언급 뒤에

이어져 있다 .

서독 기본범내에서 기본권은 아무 제한없이 허용되어 있으며 또입법, 행

정,사법에 대한 기본권의 구속력이 확실히 명문화되어 있는 반면에 舊동독

의 기본권은 자의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고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사회주의 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와 개인이해의 일치원칙이 밝스

.레닌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전제되어 있다. 각 개인은 교육을 통해 '任意

로'(freiwillig) 사회주의적 체제안으로 편입되어지도록 조장되었다. 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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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회주의적 기본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개

넘지워졌다. 인간의 사회화와 개인의 집단에의 동화 그리고 공산당에 의해

설정된 사회주의 건설 과업에의 헌신적 참여동기 부여가 바로 그 목표이다 .

舊동독의 기본권이 특히 이념에 바탕을 둔 기본의무와 연결되어 상대화

된 것은 이러한 목표설정과 부합한다. 즉 일반적 공동결정권과 공동형성권

의 실현이 '모든 시민의 지고의 도덕적 의무'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구동독

의 방위의무와 근로의 의무, 나아가 직업교육의 의무는 이와 마찬가지의 성

격을 가지고 있었다 .

이러한 기본권이해에서 볼때 기본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

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자유를 의미하 다. 즉 사회의 발전을 위해 불가피

하다고 여겨지는 자유만이 기본권으로 치용되있다. 이로부터 사회주의 사회

의 번 을 위해서만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국민의 일반의무

가 도출되 었다 .

이러한 사회정책적 목적설정으로 인해 공산당에 의해 설정된 사회적 利

害는 모든 기본권을 제한하는 고유의 한계선이 되었다. 예를 들어 의사표현

의 자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제한이 가능해 진다: '사회주의 사

회에서는 반사회주의적인 선동과 선전, 특히 제국주의적 반동분자들의 이데

올로기적인 선언을 위한 자유는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주의

노동자들이 획득한 자유에 반하기 때문이다' (구동독 헌법, 교과서, 베를린
J

203 s\b obU).

또한 '이러한 헌법원칙에 상웅하게'나 '헌법원칙과 그 목표의 범위내에

서'와 같은 문장표현을 통해 기본권을 구동독 헌법의 사회주의적 이데올로

기와 접한 관련을 맺게 하 다. 구동독 헌법은 그 자체가 사회주의의 완

성과 공산주의에로의 전환을 지향하 고 공산당의 유일지도체제를 허웅하

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기본권은 이러한 목표의 실현을 지원하는 경

우에,한해서 사용될 수 있었다. 즉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물른, 특히 집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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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의 권리와 단결의 자유둥이 결정적으로 제한을 받았다. 또한 쟁의권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개인적 자유권으로서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구동독지역

에 한하석 인정되었다 출

2 - 기본법의 발효, 경과규정과 여외규정;

통일어 따른 기본법 개정

헝가리와 폴란드의 개혁과정을 통해 고무된 구동독 시민들은 이제 스 스

로 자유와 인권, 그리고 자결권의 실현을 위한 개혁의 길을 찰기 시작했다 .

그들은 구체적으로 의사표현의 자유와 진정한 언른의 자유> 노동조합형성

의자유, 정당형성의 자유, 그리고 자유,평둥, 비 선거에 대한그들의 권리

를 요구하 다 .

l99o년 lo월 3일 구동독의 독일연방공화국으로의 가입이 발효됨으로써

기본법은 신설 5 개주와 동베를린 지역에도 그 효력을 미치게 되었다. 이로

써 법치주의적, 민주적, 사회적 연방국가에서 상호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기

를 바라던 兩獨시민들의 소원은 성취되있다 출

물른 i99o년 io월 3일자로 완성된 독일의 통일과 통일조약 제 4 조에 의

해 기본법의 개정과 보완이 불가피해졌다. 통일조약 제 5 조는 통일독일의

입법자에게 기본법의 개정과 보충을 위해 향후 2 년내에 독일통일과 연관

되어 제기될 문제들을 취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통일조약 제 6 조와 제 7

조 는 기본법 제 i31S (1945년 5월 8일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의 권리관계)

에 대한 예외규정과 財政법률분야의 기한부 수정규정을 두고 있다주

통일로 인해 기본법내 독일의 상황과 관련된 특수규범들의 수정이 블가

피하게 되었는데, 이중에 하나가 前文改正이다. 새로 작성된 前文은 l99o년

lo월 3일 舊동독의 연방가입과 함께 독일인은 자유로운 자결권 행사를 통

해 통일과 자유를 완성하 으며, 이로써 기본법이 전 독일국민에게 적용됨

을 천명하고 있다. 재통일의무를 명시했던 輦前文의 문항들은 이러한 새 내

. 4 9 .



제3장 국가 .헌법 .행정 .사법

용으로 대체되었다. 새로운 전문은 기본법 제 23 조에 의해 통일시까지 기

본법의 적용이 유보되어 있었던 舊동독의 州들을 열거함으로써 연방주의적

요소들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통일시점의 역사적 진전상황을 나타내

주고 있다 .

독일의 다른 지역 - 舊동독 지역 . 의 연방가입으로 그 존재목적이 달성

된 기본법 제 23 조는 삭제되어졌다. 또한 서독의 기본법이 통일의 성취후

에도 전 독일에게 적용됨으로써 기본법 제 l46 조 - '이 기본법은 독일국

민이 자유로운 결정으로 의결한 헌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 는 결과적으료 看過되었다 .

통일조약 제 4 조에 명시된 다른 주요 기본법개정항목은 통일로 인해 직

접적으로 야기된 문제들을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독일연방상원에

있어서의 투표권비중의 상대적 평둥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법 제 5l 조에

규정된 각 州당 투표권수를 7oo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큰 州에게 유리하도

록 할당하 다. 또한 붕괴된 舊공산국가가 남긴 어려운 채무부담을 해결하

기 위한 조정능력을 연방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기본법 제 l謠a 조에 규정

된 국가채무의 한정가능성이 구동독의 채무에도 확대적용될 수 있게 되었

다. 새로 삽입된 기본법 제 l43 조 규정은 국가적, 사회적 삶의 모든 역

에 법적통합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법률상의 해답

을 주고 있다. 즉 기본법 제 l43 조는 삭제된 기본범 제 23 조를 대체하여

완전한 법통합이 이루어지기 前까지의 과도기간동안 헌법규범의 통일적 적

웅에 대한 부분적인 예외를 허용한다 .

3 - 독일 통일과 관련된 헌법개정(통일조약 제 5 조)

통일조약 제 5 조는 입법기관으로 하여금 '독일 통일과 관련하여 제기될

기본법 개정과 보완문제를 취급' 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담고 있다. 통일조약

은 연방과 주간의 상호관계, 국가목표규정, 그리고 기본법 제 l46 조의 적

용문제에 관해 보다 상세히 서술함으로써 위의 권고내용을 구체화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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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합동 헌법 위원회

이 권고안에 근거하석 l9간딘 犯월 28일 연방하원과 l9挑년 ll월 29일

연방상원의 만장일치를 거쳐 합동 헌법 위원회가 발족되었고, l992년 l월

l7일 그 업무를 개시하 다 .

합동 헌법 위원회의 구성은 64명의 정위원(Mitglieder)과 64명의 대표인

(Stellvertreter)으로 이루어 졌다. 그 가운데 32명의 정위원과 동수의 대표

인은 연방상원에서, 나머지는 연방하원에서 위촉되있다. 연방상원에서는 l6

개 州정부가 그 소속원들 가운데 각각 2명의 정위원과 2명의 대표인을 파

견하 고, 반면 연방하원에서는 크고 작은 정파간의 세력에 비례해서 선출

되었다.

합동 헌법 위원회의 임무는 헌법의 개정과 보완문제들을 심의하여 입법

기관에게 제출할 提案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제안올 통해 앞으로

독일 연방하원이나 연방정부 또는 연방상원에 의해 발의될 기본법개정안의

토대를 마련해 주는데 同 위원회의 목적이 있었다 .

독일 연방정부는 합동 헌법 위원회의 작업에 긴 히 협조하 으며 전문

적인 자문을 함으로써 지원하 다. 그리고 또한 연방정부는 기본법 개정은

독일 통일의 완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행해져야 하며 헌법의

전면적인 수정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를 항상 피력하 다章 ;3.

이유로는 현재의 기본법은 l949년 이래 그 전의 어떤 독일헌법보다 더 잘

준수되어 랐으며 국민의 의식속에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합동 헌법 위원회는 심의결과 아래사항들을 기본법 개정안으로 제시하

cl:

. 연방과 주간의 입법권의 조정과 그 입법절차,

- 남녀 평등권의 실질적인 실현과 관련하여 기본법 제 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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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완,

. 환경보호를 국가목표로서 도입
t

- 소수 인종의 지위
t

- 연방 역의 토적 재 편성
f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 사회보장제도의 연방화
출

그러나 이러한 합동 헌법 위원회의 제안들은 아무 구속력을 갖지 않는

제안에 블과하다 .

유럽통합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심의들은 합동 헌법 위원회의 업무종결

전에 이미 기본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특히 제 23s, 제 28조 l항 3절, 제

45조, 제 52조 3a항, 제 8 8 s 2항)

위의 개정들은 마스트리트 조약 (Maastricht Ve諒rag)의 인준을 위한 전

제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가피하 다
.

麗. 신연방주의 형성

l. 신연방주의 형성

l952년 7월 23일을 기해 동독에서는 메클렌부르크 (Mecklenburg), 작센

(Sachsen), 튀링엔(Thuringen), 브란덴부르코(Brandenburg), 작센 안할트

(Sachsen-Anhalt)의 기존 5개주(Land)가 해체되고 l5개 지구(地區.Bezirk)

으 로 재편되었다. 브란덴부르크와 작센안할트는 원래 변방주 (Provinz) 으

나 소련 군정치하 던 l947년 7월 2l일 주로 변경되었다. 이 당시 형성된

l5개 지구(地區)의 경계는 기존 각 주 사이의 경계와 완전일치하는 것은 아

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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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9o년 3월 l8일에 실시된 인민의회 선거 이전에 2개 내지 최고 8개의

주로 재편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l952년까지 존속되던 주 구조를 부활하

기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정부의 "행정개혁하 위원회로부터 "5개주 형성 합

의안"으로서 건의되었던 것이다
會

자유선거로 구성된 동독 인민의회는 l5개 군 (Kreis)에서 시민에 대한 설

문조사를 마친 다음, l99o년 7월 22일 3분의 2의 찬성으로 동독내 주의 형

성을 위한 헌법법률을 의결하 다. 이 법률이 l99o년 lo월 l4일올 기해

Brandenburg, Mecklenburg-Vorpommem, Sachsen-Anhalt, Sachsen,

Thuhngen 의 5개 주를 형성하도록 규정한 주설치법 (Lander-

einfiihrungsgesetz) 이었다. 주설치법의 발효 및 이 법률에 따른 주의 형성

은 통일조약을 통해 동독이 서독에 가입한 l99o년 lo월 3일을 기해 조기에

실현되었다출

2 . 재편

그러나 주설치법을 통해 기존 지구(地區)를 병합재편하자 일부 지방자치

단체 (Gemeinde)는 l952년 7월 23일까지 소속되어 있던 주가 아닌 다른 주

에 소속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주설치법은 이런 지역을 위해 관련

주 간의 국가조약 (Staatsvertrag)을 통해 주민수에 관계없이 주 사이의 경

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을 부여해 놓았다. 이와같은 가능성 부

여는 l99o년 lo월 3일의 주 형성 이후에 l952년 7월 23일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주로 소속되기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고려해주기 위해서 다.

l992년 브란덴부르크 주와 멕클렌부르그.포어퍼메른 주 (총 9개 지방자

치단체의 교환)를 비롯하리 튀링엔 주와 작센 주 (총 lo개의 Thuringen 주

내 지방자치단체가 Sachsen주로 복귀)가 각각 주경계 변경에 관한 국가조

약을 체결하 으며 현재 발효되었다. 기본법 제29조에 어긋나는 이러한 법

률규정은 기본법 제 l43조 2항에 따라 l995년 l2월 3l일까지 적용될 수 있

다. 그 다음부터는 오로지 기본법 제29조만이 적용될 것이며 이 조항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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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미 오늘날 신.구 연방주 사이의 국가조약을 통하여 또는 연방상원의

동의하에 연방법률을 통해 해당 지역의 주민이 10,000 명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실시될 수 있다 (기본법 제29조 7항: 예: Mecklenburg-

V o r p o m m e m 소속 Neuhaus U Nieder- sachsen 복귀).

기본법 제 29조의 관련 주들 간에 합의를 통한 재편 규정에 저촉되는

Ber1in-4 Brandenburg 지역의 재편은 기본법 관련조항을 보완하는 통일조

약 제 5조를 통해 가능하다 딘

3 . 신연방주의 헌법

주설치법은 신연방주에서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 구성된 각 주의회로 하

여금 주헌법 제정을 위한 주의회를 소집하는 임무를 수행토록 하 다. 각

주의회는 완전한 주헌법이 발효될 때까지 국가기관의 활동을 위한 법적 근

거를 마련하는 잠정적인 조직상의 조례를 마련한 다음, 최종적인 주헌법 제

정에 착수하 다 .

현재 5개 신연방주 중 Brandenburg, Sachsen, Sachsen-Anhalt의 3개 주

에 걸쳐 주헌법이 발효되었다. Thuhngen 주는 l993년 4월 공동안을 제출

해 놓고 금년내로 신헌법이 통과되도록 진행 중이다. Mecklenburg-

V o r p o m m e m 에서는 l993년 5월 임시 주헌법이 발효되었다 會

각 주는 의회민주주의 정부체제를 구체화 함에 있어 기본법 제28조 제(l)

항의 폭넓은 적용범위에 따른 대원칙을 준수하면서 각 분야에 걸쳐 새로운

사항을 강조해 놓았다. 새로운 주헌법의 특징은 행정부를 효출적으로 감독

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

주헌법에는 야당의 역할이 언급되어 있고 야당에게 기회균등의 권한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Sachsen 주헌법 제4o조 및 Sachsen-Anhalt 주헌법

제48조). 주헌법에는 헹정부를 감독할 때 군소정당의 권한에 관한 조항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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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마련되어 있는 바, 주의회 재적의원 l産이 동의하면 조사위원회의 소집

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아가 국민투표에 관한 조항을 비롯하여

기본권 관계규정 및 국가의 목표에 관한 정의 둥이 새로운 주헌법에 열거

되어 있다 주

전반적으로 시민들은 국가에 의한 개인의 자유 침해에 맞서 개인적으로
f

직접적으로 방어권과 같은 기본권의 행사를 통하거나 자유선거로 구성된

의회를 거치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는 둥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활동에 참

여할 수 있게 되었다 .

새로운 주헌법의 여러가지 구체화 가능성의 장단점은 실제 집행된 후에

야 인식될 것이다. 그러나 통일 이후 3년 동안에 마련된 신연방주의 주헌법

과 헌법초안은 신연방주민의 의식상태를 반 하는 것이다. 지난날 신연방

주민들은 법률제도의 구체적 형성과 전개에 아무런 향력을 행사할 수 없

었다. 그래서 주헌법에는 l99o년 lo월 3일부터 새로운 국가형태와 법률제도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의 기대가 담겨있다. 따라서 신연방주의 각 주헌법은

독일연방공화국의 내적 공동성장을 위한 중차대한 기여가 아닐 수 없다
.

III- 수도와 국가기관 소재지

l. 통일조약의 규정

통일조약에는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2조 (l)

항). 의회와 정부의 소재지는 "독일통일 달성 이후 결정한다"라고 되어있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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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입법기관의 결정 사항

l99l년 6월 2o일 독일연방의회는 의회 소재지가 베를린임을 의결하 으

며 연방정부가 의회에 대한 책임을 베를린에서 수행하고 이를 위해 정부

소재지를 베를린에 두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베를린과 본 사이에는 공정한 업무 분담이 조성되도록 하고 있다. 본

지역에 대해서는 의회 소재지와 정부 기능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적

절한 기능조정이 모색되도록 하고 있다. 연방의회의 내적 의견수렴을 준비

하기 위하여 최연장 의원협의회(Altestenrat) 결정에 따라 3개 위원회 (기획

위원회, 건설위원회, 인사.복지위원회)가 구성되있다. 독일 연방의회 최연장

의원협의회는 l99l년 l2월 l2일과 l992년 6월 l7일 기획위원회의 중간보고

서를 종결처리하 다. 제2차 중간보고서에는 현재 본에 있는 의회의 업무수

행능력과 필적하는 상태가 베를린에 조성되는 즉시 독일연방의회가 베를린

으로 이전한다고 확정되어 있다출

l99l년 7월 5일 연방상원은 독일연방의회의 소재지 결정사항에 관한 통

보를 인지하자마자 연방상원의 소재지를 본으로 결정하 다, 그러나 연방상

원은 앞으로 얻게 될 경험을 비롯하여 향후 수개년간의 연방제도의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발전될 지 등을 참작하여 연방상원 소재지에 관한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고 유보해 놓았다 .

3 . 연방정부의 결정사항

연방정부는 l99l년 6월 2o일자 연방의회 의결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l99l년 6월 26일자 각의결정을 통해 연방내무성 산하에 사무차관을 단장으

로 하는 베를린 - 본 수도이전 실무단을 구성하 다. 동 실무단의 임무는

연방의회 결정사항의 수행에 따르는 모든 대책을 준비하고 조정하는 것이

다.

l99l년 lo월 l6일과 l2월 ll일 연방각의는 동 실무단의 l99l년 9월 3o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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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l2월 5일자 중간보고서를 의결하 다 .

l992년 6월 3일 연방각의는 수도이전에 관한 연방정부의 종합계획안을

의결하 다. 이 계획안에는 헌법기관인 의회와 정부의 소재지로서의 베를린

의 확장을 위해 이미 착수된 대책에 관한 조감, 앞으로 착수예정인 대책에

관한 목록, 베를린과 본 사이의 공정한 업무분담 등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

어 있다.

연방정부는 이 계획안과 더불어 정부기능의 이전이 의회의 이전과 시간

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진행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

l992년 8월 25일 연방정부는 때를린 주 및 브란덴부르크 주와 독일의 수

도 베를린의 확장을 위한 협력협약을 체결하 다 .

마지막으로 연방정부는 본 지역에 대한 보상조치를 협약을 통해 입법화

할 계획이다. 의회와 정부가 이전하는 시접을 기해 l975년과 l99o년에 작성

된 현행 수도관련 합의사항과 l99l년 6월 2o일자 연방의회 결의기준에 맞

추어 이러한 보상조치를 하나의 본 협약 (Bonn-Vertrag)으로 계속 발전시

켜 나갈 것이다 .

4 . 연방주의 위원회

l99l년 6월 2o일자 독일 통일 달성에 관한 연방의회 의결을 근거로 구성

된 초당적인 연방주의 위원회는 연방의회와 연방정부의 대표로 구성되었다 .

연방주의 위원회는 신연방주를 특별 배려하면서 국가기관과 국제기구의 분

산배치 건의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동 위원회는 l992년 5월 27일 연방

소속 기구 및 연방 기구의 일부 등 총 l5개 기관을 신연방주로 이전할 것

을 결정하 다. 이와 동시에 동 위원회는 의회와 정부의 이전에 따르는 손

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른 연방기구를 본으로 이전할 것을 건의하는 연방

정부의 안에 동의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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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신연방주의 행정체계 구축

l. 통일이전의 상황

동독의 공공행정은 기초자치단체 (Gemeinde)와 지방군(SS, Landkreis)을

제외하면 모두 중앙집권적 기관으로 구성되었다. 동독은 가입과 동시에 국

가로서 멸망되었기에 동독지역의 행정이 기본법의 관할규제에 적웅하도록

통델조약 제l3조의 규정이 적용되었다. 공공행정에 필요한 기관들은 주정부

나 연방정부에 귀속되었다. 동독의 서독가입, 즉 통독과 함께 더이상 공공

행정 임무수행에 필요없게 된 기관들은 정리대상으로 해체되었다. 통일조약

제l3조 의정서 성명문에 따르면 정리관할권은 내용의 전후관계상 일종의

공공과제이다. 만일 이러한 관할권이 없을 경우, 연방정부가 정리관할권을

행사하 다 會

통일조약은 이와같은 법적 장치와 함께 공공행정의 구조에 관한 기본법

의 우수성이 신연방주에 도입되도록 결정해 놓았다. 그 결과 능률적이3
f

우수하며 법치국가적 요건에 맞는 공공행정을 동독지역에 신속하고도 무리

없이 구축하기 위한 조직상의 제반석건이 갖주어졌다
.

2. 연방형정체계의 구축

신연방주의 행정구축에 대한 연방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에는 연방자체

행정구축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인프라스트럭쳐는 물른 신연방주 자체

행정에도 중대한 의의가 있었다. l99o년 lo월 3일의 가입시 2oo개 이상의

기관이 (철도, 체신, 국방분야를 포함하면 4,ooo개 이상의 기관) 560,000명

이상의 직원과 함께 연팀정부로 이관되었다
.

2.l. 연방 재산 관리행정

동독에는 연방재산관리청에 필적하는 행정기관이 없었다. 단지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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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구동독 인민군 군용임업에 관계되는 기관이 약간있었올 뿐이다.

이미 l99o년 6월, 인민공유재산의 사유화 조치에 따라 연방기관 배치용

부동산 및 군사훈련장과 같은국가전체의 임무수행올 위해필요한 모든 부

동산에 관한목록이 작성되었다. 앞으로 재산관리행정의 관할권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소련군의 부동산 이용에 관한회담이 개최되었다. 동독이 별망하

기전동독재무부는 i5개 지구(地區,Bez心k)전담관을 위촉하여 연방재산관

리청의 전문공무원의 지원을 받는가운데 통일조약에 따라 연방정부에 게

귀속될 모든 부동산을 파악토록 하다. i99o년 lo월 3일발효된 연방재무

성의 부령을 통해구동독 지구(地區) 단위마다 하나의 연방재산관리 청이 설

치되었다출

동독정부에 의해 임용된 부동산 파악현전담관은 연방재산관리청에 입

되었다. 그러나 동독지역에서 적절한 교육훈련을 받은인력이 없었기 때문

에 서독 출신직원에 의한대대적인 행정지원이 있었다. 동독인민군 산하

산림행정요원일부가 인수되었다. 동독의 산림관계기관은 연방산림 행정

관계기관으로 통합되다. 그결과동독인민군과 소련군이 사용하던 부동산

에2i7개 삼림구역을 관할하는 33개의 연방산림청이 신설되 었다.

l99o년 io@ 3일부로 연방재산관리청의 관할 역으로 이관편 구 동독인

민군 주택 관리청은 l99l년 현재조직상으로 완전통합되었다. 동독외무부

와 동독수상실이 소관하던 부동산 관리분야 역시인수되었다. 연방재산관리

청이신연방주에서 수행하는 핵심과제는 a) 연방군에 의해 자유재량 처분

대상이 된 구동독 인민군 부동산 (그중에는 다수의 대형부동산도 포함되

어있음)과 총65,000 동의구동독 인민군 주택의 인수및 매각, b) 소련군

서부주둔군이 철수한 부통산의 인수및매각, c)구인민공유재산의 연방

귀속시연방정부의 권익수행, d)재정재산의 관리및매각 (통일조약 제

22조 (i)항 관련), e) 쇼련군 및cls 주둔군에 의해야기된 주둔피해에 대

한 보상, f) 연방기관 근무자용 주택마련(예: 임대주텍용 융자를 통해),

g)더이상 행정용으로 불필요한 기타연방부서 쇼유 부동산의 인수 및 매

- 5 9 -



제3장 국가 .헌법 .행정 .사법 l R s D D D f R s ☞ t

각 등이다
.

상급재정관리국장의 재산귀속법에 입각한 결정 준비, 특히 투자에 필요한

부동산 반환신청서에 대한 결정조치가 특수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출

이와같이 방대한 임무수행 결과, l993년 가입지역에서는 약 4,5oo명에 달

하는 인력이 채용되었는데 이 수치는 사실상 구연방주와 맞먹는 것이다 출

2.2- 찰서행정

l99o년 7월 l일 화폐.경제 .사회통합이 실시되기 전까지 동독에는 적절한

관세법과 소비세법이 없었다. 관세행정은 주로 대외무역의 일환인 수입허가

및 수출허가, 우편교류 및 여행교류와 관계되는 금지사항과 제한사항의 준

수여부를 감독하는 것이었다. 공과금은 징수되지 않았다 .

l99o년 lo월 3일을 기해 신연방주내 관세법과 소비세법의 이행책임은 연

방재정행정기관인 연방관세청으로 이양되었다
.

상당수의 동독세관 직원들이 인수되었다.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연수교

육, 구서독지역 세관에서의 실무중심 근무, 서독주로부터의 대대적인 전입

둥을 통해 신속하고 괄목할만한 초기성과가 달성될 수 있었다 .

l99l년 l월 l일을 기해 제2단계로서 각 신연방주에 연방재정행정과 주재

정행정의 중간기관인 고둥재정관리국이 설치되었다, 그 결과 현재 가입지역

의 관세행정에는 7,2oo명에 달하는 직제가 신설되었으며 이들은 다음과 같

은 근무처에서 근무하고 있다 (l993년 l월 l일 현재).

- 5개 관세.소비세국 (Cottbus, Rostock, Chemnitz, Magdeburg,

Erfurt). 단 동베를린은 베를린 고등관세구역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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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o개 중앙세관, 9o개 세관, l9개 세관원 파견관실

- 5개 관세위반적발소 및 7개 지소

- 동베를린 연방금고 (가입지역 전체를 관5)

- 중앙연수원 (Plessow 소재)

이로씨 신연방주의 관세행정의 구조는. 완성되었다. 그러나 내적 행정구축

에는 아직도 조직, 건축, 인력 면에서 계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더우기 독

일 . 폴랜드와 독일 - 체코 국경통과소의 확충은 국경통과 교류업무의 신

속화 및 효율적인 수근절을 위한 선결요건으로서 중대한 의의가 있다
準

2.3. 수운 및 해운행정

기존 전문행정기관은 이미 가입 이전에 동독교통부와 합의한 후 수운 및

해운행정에 관한 규정에 알맞게 재편되었으며 l99o년 9월 28일자 연방교통

부령을 통해 l99o년 lo월 3일부터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다. 베를린지역 중

점과제 처리를 위한 수로국과 Stralsund, Magdeburg, Brandenburg,

Eberswalde, Lauenburg, Berlin, Dresden 지역에 수운국이 신설되었다. 수

운 및 해운행정의 중점과제 처리를 위해 RostockUl- Berlin에 외청이 설치

되었다.

3 . 주 행정체계의 구축

3.l. 통일이전의 상황 및 발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신연방주의 형성, 주의회의 구성이 끝난 다음 범치

국가적 업무를 수행할 능률적인 공공행정기관의 구축이 신연방주에서는 무

엇보다 급선무 다. 이에 연방정부와 서독지역주들은 일찌기 집중적으로 참

여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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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행정체계 구축에서 특히 어려웠던 점은 동독의 멸망 당시 주가 없었

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지구(地露)(Bezirk)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던 인력만이

당분간 활용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구동독 공산정권과 착되

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구축에 적절치 않았다
출

이러한 상황때문에 대다수의 연방정부 및 구연방주 출신 공직자들이 신

설되는 신연방주로 전임되었다. 임시 주정부를 대표하는 5개 신연방주의 주

정부 대변인 선임과정에서부터 연방정부와 구 연방주 직원 다수가 협력하

다. 이러한 협력사례는 주정부가 구성된 뒤에도 각부서를 신설하는 재건

단으로서 계속되었다. 기존 현행정기관에 잔류하면서 협력하는 직원이 있었

는가 하면 특히 연방정부와 자매주 출신 전문 부서 직원들이 자문역으로

활동하 다
수

l99l년 이래 행정구축업무의 주된 과제는 구연방지역의 자매주에 의해

수행되없다. 특히 사법행정 및 조세행정과 같은 중점분야를 비롯하여 일반

행정 등에 걸쳐 장기 전보발령, 단기 파견근무, 공무출장 둥을 통한 대대적

인 인력지원이 뒤따랐다. 이에 병행하석 자문활동, 교육훈련, 연수교육, 신

연방주 행정요원에 대한 추가 직능인정조치 둥이 점차로 큰 비중을 차지하

다.

연방정부는 주 행정기관에 직원을 파견하는 이외에 특히 "행정지원을 위

한 조직정비처"를 설치하여 조정업무를 수행하 다 (조직정비처의 기능에

관하여서는 제 vll,2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

3.2. 조서행정

신연방주에서도 우수한 조세행정이 구축된다는 것은 확대된 독일의 국내

시장이 통일된 경제조건을 갖추는 중대 전제조건임은 물른, 연방정부와 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증가된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중대 전제조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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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의 국가예산 재원조달에는 세금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

문에 오래 전부터 세무서가 없었다. 동독법에 따라 세금과 공과금을 관장하

던 지구(地區)와 군의 재정부에 근무하던 인력들에게는 필요한 조세전문지

식이 없있다. 우수한 조세행정을 위한 물질적 여건도 갖추어 있지 않았고

자동화에 의한 지원이란 오로지 세금과 공과금의 징수시 사용된 금전둥록

기뿐이었다
.

l99o년 7월 l일자 화폐.경제.사회통합과 동시에 설치된 i2o개 세무서는

"전무상태"로부터 설림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연방재무부와 구연방주

조세행정기관은 인력지원과 물적지원을 대대적으로 행했다 출

오늘날 신연방주내 각 세무서에는 구연방주 출신의 노련한 직원이 근무

하고 있다. 연방재무부는 조직, 자동화, 교육훈련 및 연수교육 분야에 걸쳐

각종 연방 . 주정부 활동단을 조정 내지 지도하고 있다燎

불과 3년안에 구축된 조세행정기관은 주요 구조가 갖추어져 핵심적 과제

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이룩되었다. 다음과 같은 성과를 열거해 볼 수

있다.

우수한 고둥재정관리국을 구축하여 산하 세무서에 대한 직무감독을

수행

세무서 직원의 업무수행과정에 중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기본지식의

전달

자체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중급직과 고위직 신임공직자에 대한 3 .

육훈련을 개시

5개 전산본부의 설치와 필요한 사무자동화 인력의 훈련을 통해 자

동화 지원을 추진하고 l992년 l월부터 통합식 자동화 세금책정방법

및 세금징수방법을 도입

매상세 특별검사 및 근로소득세 대외검사를 대대적으로 실시

탈세범 적발근무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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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관의 통 -피합

동독의 수백석 기관의 존속 또는 해체문제는 l99o년 말까지 결정이 취해

져야 했다. 그러나 통일조약에 각 분야별 해당규정이 내포되어 있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전문적 판단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했다 .

전문성을 초월하는 합의사항은 "행정지원을 위한 조직정비처"를 비롯하

여 연방내무부에 설치된 조직정비 실무단에 의해 수행되었다 출

해체대상 동독행정기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나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의

해 인수될 수 없는 직원들에게는 노동촉진법에 따른 노동행정용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통일조약은 이러한 직원들을 위해 고용주가 노동행정당국과 함

께 재임용 또는 연수교육 또는 직업전환교육대책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구

v - 法治主義 司法의 확충

1. 1989년말 이전의 상황

l.l. 할스궤닌주의 국가이른파 법이른어 따른사법의 기능

舊동독의 司法制度는 사회주의 국가내의 재판의 체제내적 역할에 따라

형성되었다. 그 주요특징은 막스레닌주의 국가이른과 법이른에 준거하석 법

과 司法의 독림성이 부정된다는 점이다. 법과 사법은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적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존재하는 단순한 도구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법과 사법은 모든 다른 국가행위와 더불어 사회주의 통일당(sED)의 지배

하에 있었다. 즉 사법재판은 제 3 의 독림적 권력이 아니었다. 그러한 독림

적 권력은 사회주의 체제내에서 존럼할 수 없었으며, 사법재판은 당의 지시

에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법관의 인적 독림성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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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지 않았다
零

법관들은 인민대표회의에서 선출되었다. 그 임기는 차기선거시까지이며
f

법관들은 인민대표들에게 자신들의 활동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 법관

의 재판독립성은 실무상 널리 뿌리박힌 국가의 통제와 감독에 의해 사실상

부인되었다.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도

관할권의 可變性으로 인해 사실상 空同化되었다 .

l.2. 법원의 관할조직

법원은 3 단계로 구성되었고, 지방행정관할구분과 일치되도록 조직되어

있었다. l 개 郡마다 하나의 郡법원 (Kreisgericht), 1 개 地區마다 하나의

地區법원 (Bezirksgericht)이 설치되어 있었다; 舊동베를린에는 구동독의 최

종심급법원인 最高법원 (Das Oberste Gericht)이 있었다. 이러한 모든 법원

들은 일종의 "종합법원 (Einheitsgehcht)으로서 사법기관으로 이송된 모든

사안들을 관할하 으며 제 l 심에서는 보통 평민판사 (Laien 參審판사)들

이 民事, 家事, 刑事, 勞動사건 둥에 함께 관여하 다. 行政법원에 의한 국

가 공권력에 대한 권리보호는 l989년의 첫째번 보고서들을 제외하면 존재

하지 않았다 (부록 Nr. 7 4 Nr. 20 참조).

최고법원은 사법재판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외에 법무부와 共助하여 蓄동

독의 모든 하위범원들을 지도할 책임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최고법원의 지

도권한은 때때로 구속력을 지닌 "지도노선"(Richtlinien)의 형태로 행사되곤

하 다.

郡법원의 하위법원으로 郡법원의 지도를 받는 소위 사회적 법원들 (Die

gesellschaftlichen Gerichte)이 회사나 주거지역에 분쟁위원회와 중재위원회

(Konflikt- und Schiedskommission)의 형태로 설치되었다. 이러한 평민사

법제도 (Laienjustiz)는 실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형사

사건이나 노동사건 중 수많은 작은 분쟁사안들이 동 법원의 관할에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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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단순한 민사분쟁이나 질서위반사건 또는 識學義務위반사안들도 동 법

원에 의해 취급되었다. 이러한 분쟁사안들은 사회댑원의 절정에 대해 불복
.

항소하는 경우에만 통상의 국가법원으로 이관되었다
.

이외에도 이른바 경제기관들간의 중요한 분쟁사안을 중재법원의 재판절

차와 유사한 방식에 의해 처리하는 소위 "국가계약법원"(Staatliche

vertragsgehcht)들이 존재했다.

舊동독에서의 검찰은 특수한 정치적 권한을 갖고 있었다. 검찰총장은 법

무부의 휘하에 있지 않았고, 인민의회 (Volkskammer)와 국가평의회

(Staatsrat)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며 인민의회총회와 국무회의에 참석

할 권한이 있었다. 검사는 단순한 刑事司法의 일 기관이나 수사의 주재자에

그치지 않고 민사사건이나 노동분쟁에도 관여할 수 있었다. 즉 그에게는 일

반적인 "법률감독"의 책임이 부여되어 있었다 .

l.3. 법관과 검사의 數

舊동독에서 사법부가 차지하던 존재의 미약성은 법관의 수에서도 잘 읽

을 수 있다. 구동독에서는 약 l,5oo명의 법관, 즉 l백만명당 약 9o명의 법관

이 있었을 따름이었다. 반면 통일전 서독에서는 약 18,000명의 법관, 인구 1

백만명당 약 28o명의 법관이 사법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반면 검사의 경

우 舊동독에서는 인구 l백만명당 약 8o명의 검사가 있었던 반면 서독은 약

6o명의 검사가 있었다 (부록 Nr. 8 참조).

l.4. 법조인 교육

구동독의 법조인 교육은 독일 연방공화국의 법조인 교육과 큰 차이가 있

었다. 舊동독에서는 법착 전공 대학생의 수가 국가의 수요에 의해 좌우되었

는데 일반적으로 그 수가 적었다. 처음부터 정치체제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

으 로 매년 약 7oo 명의 학생들 (그중에 일부는 방송수업학생이었음)에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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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학입 학이 허가되었다 .

독일연방공화국의 법학교육은 "총체적 법조인" (Einheitsjuhsten)의 양성

을 지향하고 있으며 모든 法曺職분야에서 요구되는 광범위한 소질을 함양

하도록 하는데 그 주안점이 있는 반면에, 蓄동독에서의 법학교육은 대학교

육과정에서부터 특정한 法曺職에 맞게 세분되어 이루어졌고 특정한 직업활

동을 위한 국한된 능력을 키워주는데 목표를 갖고 있었다. 4년제로 되어있

는 대학교육과정에는 법률학이외에도 막스레닌주의와 정치경제학, 또한 = L

외의 이념관련 기초학문 둥 많은 비법률과목의 이수가 포함되어 있었다. 담

당 국가기관으로부터 정통으로 간주되고 숭인된 견해들, 즉 국정단일교과서

와 부합하는 학설들만이 敎授되었다. 학문연구의 특징으로 표시되는 이른바

독창적인 문제의 해결과 독자적인 논리의 전개 그리고 기존학설에의 비판

과 논쟁 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성적에 대한 통제가 거의 없

었다. 대학과정에 이어 l년간 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나 공증인으로서 실

무교육을 더 받음으로써 특정 法雷職에 종사할 수 있는 국한된 능력이 전

수되었다. 전문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을 심사할 실질적인 시험은 결여되어 있

었다.

l.5. 사법보조관

구동독에는 사법보조관(Rechtspfleger)이라는 직업이 없었다. 사법보조관

의 임무중에 많은 부분이 특히 非訟사안의 경우에는 일부는 행정관청에 의

해 또 다른 일부는 국가공증소에 의해 이주어졌다. 사법부내에는 판사와 검

사외에 법원비서들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임무가 부분적으로 사법보

조관, 수수료원, 문서담딩관리 또는 집달리의 그것과 유사하 다 (부록 Nr.

9 참조).

l.6. 변호사

변호사의 활동 역이 제한되었던 輦동독에는 당연히 그 수가 그리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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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약 6oo석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었고 (서독에서는 약 55,000명 ),

모든 변호사가 각 변호사회에 소속되어 있었다. 각 地區 변호사회에는 n

지구내의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었으며, 변호사회는 소속회원들을 감

독하고, 사무실과 인적자원을 제공하며, 변호사비를 수거하고, 소속회원들의

업무상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지며, 소속회원들의 의료보장과 노년대책의무

를 부담하었다. 변호사회의 지출비용은 변호사비중에서 갹출되었다. 몇몇

소수 변호사들만이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 燎營業者로서 변호사 활동을 했

4 .

l.7. 부수법률사무

대부분의 부수법률사무들이 법원이 아닌 국가공증소에서 수행되었다. 국

가공증소에는 국가에 의해 임명된 약 5oo 여명의 공중인들이 활동하고 있

었고, 舊동독에서 자유직으로서 공증업무를 담당하던 공증인은 극소수에 불

과했다.

l.8. 법원조직법카 소송법

출동독에는 서독측과는 성질이 다른 법원조직법과 소송법, 특히 l권으로

된 민사 및 형사소송규칙이 있었다. 이 분야에 있어서 l877년의 제국사법

률 (Reichsjustizgesetz)의 향은 극히 일분야에 국한되어 남아있었고, 주

요부분에서는 소련식 법규의 향하에 있었다 .

1.9. I r M

행형은 내무성 (M撚)의 관할에 속했다. 輦동독 인민경찰의 사무국이 행형

기관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다. 반면 법무성은 행형에 대한 아무런 향력

도 갖고 있지 않았다 .

행형제도는 행형기관내 안정과 질서유지의 강조 및 군대식 위계질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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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의해 특징지워졌다. 이는 예를 들어 건물밖에 맹견들을 풀어 놓아 죄

수들의 탈출을 막는 식으로 형무소장벽의 안전을 추구한다거나 일반적으로

형무소를 연상나게 하는 색(황,적색)의 줄무좌 출을 죄수들에게 입히는 형

태로 드러났다출

죄수들에게는 또한 억압적인 행형조치의 적법성에 대해 법원의 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다 .

3l 개의 成人 형무소, 5 개의 소년원, 37 개의 구치소 그리고 8 개의 국

가보위부(Mfs)소속 구치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모든 행형기관의 수용능력

은 약 25,800명이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l989년 가을 현재 평균 약

.30,000명의 受刑者들이 수용되어 있었다. 구동독내 정치개혁과정에서 2번

의 사면조치가 있었고 그후 계속된 상황발전으로 인해 l99o년 가을에는 수

형자의 수가 약 3,5oo 명으로 떨어지는 엄청난 감소결과를 가져왔다 를

2 . 제반 법상황의 발전

2.l. 통독 이전의 피반 법상황의 발전

兩獨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서는 法律과 사법현실의 同化가 처음부터 중

요한 의미를 지딘다. 독립적이고 제 3의 권력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는 판

결, 그리고 국민에게 납득되어 지도록 선고되는 판결은 법치국가를 형성하

는 중요한 구성요소중의 하나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舊동독에 투자하려

는 투자가들이 필요한 경우 자신들의 권리를 추구하고 획득할 수 있는 범

치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어야 했다 .

그러므로 화폐, 경제, 사회통합에 관한 제 l차 국가조약에서 이미 일반원

칙에 대한 합의가 이주어졌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 당시에는 아직도 自主國

家로서 舊동독의 존립이 장기간 가능해 보 고 또 이로 인해 일반원칙의

범위안에서 善동독의 자주적인 사법권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 l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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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조약은 제 6 조의 조약상의 기본언명과 함께 指導文을 작성하고, 자유

경선된 善동독 의회가 실현하기를 원하는 규정들과 목표이념들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사회주의적 중앙집권적 체제내에

있어서의 사범의 도구적 성격을 배제시키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위의 성격

을 띄고 있는 개념들 (예를 들어 "사회주의적 죄형법정주의")을 삭제하고

검사의 일반적인 법률감독, 주기적인 판사선거, 중앙에 의한 사법지배, 판사

의 報告義務 그리고 검찰의 광범위한 관할권을 폐지하는 것이 그 案에 규

정되었다 .

또한 이외에도 公法상의 권리보호를 규정하고 職權訴訟 요소들을 민사소

숭에서 분리시키며 변호사업무의 요건과 전제조건을 자 업자의 그것에 맞

게 변경시키는 것 둥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

더 나아가 舊동독에 일종의 특수 노동재판권이 확림되어질 수 있도록 했

다. 잠정적으로 勞使間의 분쟁을 판단할 중릴적인 社內 노동분쟁중재소를

설치하게끊 하 다. 이 중재소에 대한 규정은 l99o년 6월 l일 서독 노동법

의 주요내용들 (임금교섭법, 회사조직법, 공동결정법, 해고보호법 )이 적용됨

으로써 불가피하게 제정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실체법들은 재판권

의 존림을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경제체제의 전환으로 인해 민간경

제부문과 공공업무 부문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해고와 관련하여 많은 노

동법적인 분쟁이 발생되고 또 이것은 바로 법원의 소송부담가중으로 이어

질 것이 예견되었었다 準

藝동독은 이상에 언급된 제 l차 국가조약의 의무를 이행하 다. 즉 서독

측의 법무성과 노동성 직원들과의 긴 한 협조하에 司法에 연관된 법규들

을 개정했고 서독측의 법체계에 同化시켰다. 동독의 소송법률들과 법원조직

법이 개정되었고, 공법상의 광범위한 권리보호가 이루어졌으며, 자유 변호

사와 自營 공증인을 위한 첫번째 근거규칙들이 공포되었다. 나아가 시장경

제주의적 파산법의 원칙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구동독 법규정들, 부록

Nr. lo 참조). 판사들과 검사들의 재임용은 그들의 과거체제에 대한 연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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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라 판단하기로 기본원칙이 확정되었다. 이를 위해 판사법과 그에 상

웅하는 검사규정의 제정 그리고 민주적으로 합법화된, 독림적인 판사선출위

원회와 검사선임위원회의 구성이 예정되었다. 그 위원회는 판사들과 검사들

중에 선출된 자들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들은 舊동독의 연방

가입 이후에 활동을 개시하었다 (비교. 아래 4.4). 同 위원회에 의한 판사와

검사의 직업활동심사 결과 부정적인 판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재임용은 배

제되었다 .

2.2. 통일조약

통일조약의 체결과정중 사법분야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점은 가

능한한 장애없이 앞으로의 法同化를 이룩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경과규정

및 임시규정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통일독일 전체에 적용되는 새

로운 법체계의 창설을 위해 藝동독 법체계의 개개 요소들올 신설 5 개주를

위한 연방법의 일부분으로 유지하고자 했던 舊동독의 의도는 성공을 거두

지 못했다 출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l99o년 초에 이미 법무성내 실무단에 의해 작업

이 이루어지고 다시 l99o년 여름 곧 진행될 재통일을 염두에 두고 재 구성

된 "사법개혁을 위한 주제들"을 참조할 수 있다 (사법개혁을 위한 주제들

과 "新司法制度", 부록 Nr. 11 sl- Nr. 12 참조).

통일시 서독측의 전체법를체계를 동독지역에 완전하고도 즉각적으로 확

장 적용하는 것은 단기간내 변화가 불가능한 신연방주 지역의 司法현실상

불가능하 다. 그러나 질과 양에 있어서 불충분한 인적상황에도 불구하고

과도기간중에도 사법이 제 기능을 다 하초록 만들어야 했다. 체계적으로 계

통화되고 분리된 서독측의 법원체계를 신연방주 지역에 즉각적으로 이전한

다는 것은 특히 구동독측의 특수한 판사법적 상황을 고려할때 불가능하

다.

. 7 / .



제3장 국가 .헌법 .행정 .사법 s s l f s s a l D R T l #

거의 봉합자국없이 이루어진 전환은 오직 최종심급기관과 연관된 분야에

서만 가능하 다; 구동독의 최고법원은 폐지되었다; 연방최고재판소는 연방

가입과 동시에 독일연방 전 지역, 전 분야에 걸쳐 소송법률에 의해 이송된

사안들을 접수하며, 특히 上告 관할권을 갖는다. 또한 구동독의 대검찰청도

폐지되었다. 본래의 의미에서의 그의 관할권에 속하는 사항들에 대한 관할

권은 각 지구법원의 검사들에게 양도되었다
等

통일조약내 사법제도분야를 위해 제정된 경과규정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

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즉 헌법상 근거지워져 있고 실체법과 접한 관

련을 맺고 있는 절차법,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은 몇몇 불가피

한 규정들을 제외하고 가입 첫날부터 광범위하게 확장적용되어야 하나 舊

동독측의 법원구성 (다만 최고법원은 제외)은 잠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했다
.

민사재판과 家事事件재판에 있어서의 區법원(Amtsgericht)과 지방법원

(Landgencht)의 제 l 審級 업무는 郡법원(Kreisgencht)이 넘겨 받았으며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郡법원이 주로 區법원의 역할을 감당했다
會

地區법원(Bezirksgericht)은 민사재판과 가사사건재판에 있어서 항소심 및

항고심 기관으로서 의 지방법원(Landgericht)과 州고둥법 원(Oberlandes-

gericht)의 업무를 대신하게 되었으며,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지방법원의 업

무를 대신하게 되었다. J.l1수도 所在 地區법원의 특수재판부는 고둥법원의

필수업무를 맡았다. 재판부구성은 인적자원의 절약정책으로 인해 부분적으

로 감소되었으며 항소가능성이 제한되었다. 독립적인 전문법원의 재판권
f

즉 행정법원, 재정법원, 노동법원과 사회법원에 의한 재판권은 당장 도입하

지 않기로 합의를 보았다; 이러한 사법과제는 우선 郡범원과 地區법원의 특

수 재판부에서 집중적으로 나루어졌는데 물른 그 재판절차는 그에 상응하

는 재판절차규정에 준하 다. 통일조약은 신연방州에 대해서 州법률에 의하

여 특수재판권을 분류하고 나아가 조건이 성숙하여 있다면 區법원, 지방법

원, 고등법원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 다 .

베를린에 대하여 통일조약은 현존하는 법원의 관할권을 市꼭 동부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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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하도록 하는 특수규정을 두고 있다.

非訟사건분야는 실무상의 이유로 인해 토지둥기사안을 우선 국가부동산

청에서 처리했던 이전의 사법제도로 돌아갔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 5 U II.3.2.6 참조). 비송사건사안들은 그 중 대부분이 소위 사법보조관

들의 업무에 속하는데, 구동독에는 이와 같은 사법보조관이 없었기 때문에

통일조약은 사법보조관의 업무를 그가 아닌 적합한 者에 의해 행해질 수

있도록 하 다 차

통일시 판사나 검사직에 있던 者는 통일조약에 따라 우선 판사나 검사로

서 계속 활동을 할 수가 있었다. 물론 그것은 그가 찰사선출위원회

(RichterwahlausschuB)나 검사선 임위원회 (Staatsanwaltsberufungs-

ausschuB)의 소정의 심사를 받을때까지만을 의미한다. 위원회의 긍정적인

심사판정을 받으면 일단은 시보 또는 임시 판사나 검사로서 명하여진다. 더

나아가 통일조약은 舊동독법에 의해 획득한 검사자격중 또는 판사자격증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舊동독이외의 지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게 하

는 규정을 두었다. 또한 법학디플름 (Diplom- Jurist)으로서의 졸업에 대해

서는 제 l차 사법시험의 합격 (Das erste juristische Staatsesxamen)에 준

하는 인정을 하고 있다 .

명예판사와 재판소장둥의 선발과 임명에 대해서도 기본법 신규정 제 l43

조 원칙하에 예외적인 편의규정을 두고 있다. 즉 기본법 제 l43조는 사법분

야에 있어서도 l995년 말까지 헌법상의 요구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

하는 규정들을 적용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미 l99o년 9월 舊동독의 인민의회에서 제정된 변호사법은 서독측의 법

을 전형으로 삼고있다. 同법률과 蓄동독에서 제정된 自營공증인의 활동에

대한 규칙의 계속적인 同化에 대해서는 통일조약이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

법및 공증인법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안건이 이미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이

개혁안이 통과되기까지는 桐異한 직업관계법률들이 각각 일정지역에만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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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갖는 연방법으로서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변호사의 이주자유는 허용된

다.

변호사비를 포함하여 재판비용 및 수수료관련법규와 관련하여 통일조약

은 신연방주州에 대해 일반적으로 2o%의 惡額을 규정하고 있다 .

파산법 (Insolvenzrecht)과 관련하여서는 舊동독에서 l99o년 6월 발효되고

다시 l99o년 7월 개정된 總執行規則(Gesamtvollstreckungs- ordnung)이 신

연방 5개주에 계속 적용되기로 합의되있다. 개정의 필요성이 매우 큰 서독

의 파산법규정을 신연방주 지역에 확장적용하는 것은 배제되었다 구

2.3. 통일 이후의 피반 법상황의 발전

통일조약에 의거하여 신연방州에도 가능한 한 빨리 서독지역과 같은 법

원체계를 창출하여야만 했다. 司法분야와 관련된 연방과 각 주의 입법권자

의 작업은 이러한 목표를 중점에 두고 행해졌다. 이 작업은 그사이 많은 진

전을 보았다. 그리고 많은 州가 區법원 (Amtsgehc批)과 지방법원

(Landgericht)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법원관할구역의 재분류를 시도하 다;

특히 지구법원 (Bezirksgericht)에 비해 지방법원 (Landgericht)의 수를 늘

렸으며 , 하위법원 (Kreisgericht/ Amts- gericht)의 수는 많이 감소하 다 會

독림적인 행정법원, 재정법원, 노동법원 그리고 사회법원의 설치를 통한

전문재판권 (Fachgerichtsbarkeit)의 분리는 l992년말까지 대부분 완료되었

다. Thuhngen州에서는 l993년 8월 2o일 재정법원과 사회법원에 의한 재활

권의 분리가 이루어졌다 .

Mec린enburg-Vorpommem')'!'!, SachsenU'I'I, Sachsen-Anhalt州에 서는 이미

입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법원조직법이 정하고 있는 법원조직체계 (區법원
.

지방법원, 고등법원)에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Thuhngen州에서는 l993년

8원 l일에 성취되었다; Brandenburg州에서는 l993년 l2월 l일자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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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이 이루어졌다 ("정상화"로의 과정, 부록 Nr.l3 참조).

l992년 6월 26일자 司法同化法 (BGB1.I S.1147)은 신연방州에서의 전문재

판권의 분리와 법원정상화과정이 큰 알력이나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는 전

제조건들을 마련하 다 .

서독지역을 기준으로 신연방주T.l1의 사법률동화작업을 하는데는 신연방州

의 주법상의 법률보완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한 작업이 그동안 상당히 진행

되었는데 일부는 법제정을 통해서 또한 일부는 全연방적으로 단일화된 랭

정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

l992년 7월 24일자 변호사면허, 공중인임명, 명예판사의 선임에 대한 심

사를 위한 법률 (BGB1.IS.1418)은 정치적 책임이 있는 변호사, 공중인, 명예

판사들을 면직시키거나 그들의 계속적인 직업활동올 막올 수 있는 법적근

거를 마련하 다 출

이와 같은 작업에 간접적으로 향을 주었던 것으로는 l993년 l월 ll일

자 사법부담완화를 위한 법률 (BGB1.I S.50)을 들 수 있다. 同 법률은 서쪽

지역의 법원조직법과 소송관계법률들을 개정하여 신연방州의 司法再建을

촉진하는데 기여함을 제 l차 목적으로 삼고 있다 (司法律에 대한 중요한

法原들, 부록 Nr. l4 참조).

3 . 1989년 가을부터 통일시까지 사법분야의 변화

3.l. 사법피도의 變形

l989년 가을의 정치적 변혁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l99o년 l월의 구동독

사법제도 蠻形은 다음 사항들을 통해 특징지워진다:

. 국가보위부(staatssicherheitsdienst)와 刑事司法機關의 共助사실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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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에 따라 법원에 대한 점증적인 여른의 압력 (Dresden-地區법원내의

데모),

시민들의 신뢰상실과 사법관계자들의 직업적 장래에 대한 염려와 방향

상실료 인해 몇몇 대도시법원들 (Dresden, Berlin, Rostock, Leipzig)에

서 일어난 司法業務停止 f

법질서의 변경이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생겨난 법적용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지구법원의 "정치적" 특별형사재판부 (소위 la.재판부)는 폐지되었다. 직

업적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판사, 검사및 그외의 사법관련 종사자를의 수

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했다 .

3.2. 변호사와 국가공증인들의 증가

舊동독은 l99o년 2월에 수요에 대한 고려없이 소정의 교육조건을 갖춘

모든 사람들에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l99l년 초까지 약

l,5oo명의 신청자가 이 가능성을 이용하석 변호사가 되었다. 그리고 l99o년

6월에는 그 당시 약 5oo 여명의 국가공증소 종사자들에게 자 업자로서 공

증업을 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하는 규정이 제정되었다. 약 35o 여명의 공증

인이 이 기회를 이용하 다 小

3-3. 형사판결 재심위원회

l99o년 가을 蓄동독정부의 사면조치를 받지 못한 受刑者들이 刑兒訴 또

는 刑期단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구동독 국무총리는 l99o년 lo

월 2일 판결들을 재심하고 수형자들의 법률구제가능성에 대해 상담할 독립

적 위원회의 설치명령 (부록 Nr. l5 참조)을 발하 다. 同 위원회는 l99l년

중순까지 약 l,7oo 사안을 심사하 다 (독립적 위원회, 부록 Nr. 16 - 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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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人的支援

舊동독은 제 l차 국가조약에 의해 행정, 재정, 사회, 노동 재판권분야의

법익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주어졌지만 애초부터 이에 상응한 교육을 받은

인적자원의 결여로 인하여 서독지역에서 특수재판권 관련 판사들이 파견되

었다. 그러나 公法的 재판권 분야에서는 법원에 의한 법익보호에 대한 수요

가 당장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파견판사들"은 자신들의 업무

과제이외의 분야에서 많은 조언을 함으로써 司法再建작업에 동참하 다
출

통일조약 제 l5 조에 따라 신연방주의 州政府 구성시까지 현재의 "州代

辯人"(Landessprecher)과 소속직원들은 연방정부의 책임과 지시하에 지금

까지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 다. 연방법무성은 이에 따라 신연방주의 재건

담당기관및 그 協助州의 해당기관들과 상세한 대담을 가졌다. 이러한 방식

으 로 신연방주에 대해 여러가지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예를들면 l99o년 lo

월 3일까지 구동독의 법원들이 최소한의 보조자료들 (법전과 서식용지 둥)

을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을 들 수 있다
.

3.5. 補充敎育

서독의 법률교육을 받지않은舊동독 출신 판사들과 검사들 (법학 디플를

학위를 받은자)에 대해서는 우선 재판사무를 볼 수 있도록 하기위해 필수

적인 법률지식에 대한 집중교육이 이루어졌다
準

그러나 이 보습교육과정은 그들 모두의 궁극적인 재임용을 목표로 할 수

는 없었다. 왜냐하면 판사선출위원회와 검사선임위원회의 심사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

3.6. 非訟事案

어려운 문제가 비송사건분야, 특히 토지등기부사건및 강제집행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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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증하 다. 왜냐하면 舊동독에는 없었던 사법보조관과 법원집달리의 부족

을 짧은 시일내에 메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모든 노력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은 지금까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본장 4.9 및

4.lo 참조).

4 . 통일 이후의 신연방州 司法 發展

4.l- 접수사건의 중가

연방가입이후 신연방주의 사법제도는 본질적인 분야에 있어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 이유로는 원래 서독지역에 비해 경미했던 접수사건이

연방가입이 이루어지고 난 직후에는 더 눈에 띄게 감소되었다가 점차적으

로 서독지역의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더우기 동독지역에는 再審申請度

가 낮았다 (부록 Nr. l9 참조).

한 가지 예외적인 현상은 노동소송사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서부지역

수준을 훨씬 초과하 다는 점이다. 解雇때문에 일어난 수많은 분쟁으로 인

하여 l99o년 lo월 이후 노동사건관련 재판수가 급속히 증가하 고 그 이후

서독지역수준을 높이 상회하고 있다 (부록 Nr. 19. 참조).

노동사건이 고도의 사회정치적 비중을 지니고 있음이 무엇보다 이러한

사안들이 지금까지 신연방주의 법원에 의한 소송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분명해진다. 이러한 과중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원

의 재판권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연방과 서독지역주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사이 법원의 접수처리상황은 점차적으로 호전되 3 .

있다 (부록 Nr. 2o 참조).

그러나 통일로 인해 생성된 특수한 문제들, 즉 형사법상의 과거청산과 복

권문제들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업무의 한계선에 봉착한 신연방주 지역의

司法업무에 추가적인 어려운 과제가 부과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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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은 제 4 장 II 와 犯I ).

4-2. 州司法行政의 재건카 자친결연

신연방yl.l의 재건준비를 위해 창설된 再建府 (Au撚aus短b)는 미래의 법무

성의 모태이기도 했다. 서독지역의 州들은 이미 그 당시부터 장래의 신연방

주들을 위해 자문과 실제적인 지원을 해 주었다 .

Brandenburg州를 위해서는 Nordrhein-Wes諸킨enW, Sachsen-Anhalt린.l를

위해서는 NiedersachenU'H, Mecklenburg-Vorpommem州를 위해시는

schleswig-Holstein州와 Bremen州 그리고 HamburgU'1-I, Thiihngen州를 위

해서는 Hessen;)'!-!U Rheinland-Pfalz州가, 또한 Sachen州를 위해서는

Baden-Wurttemburg州와 B a y e m W가 각각 그 자매결연올 맺었다 .

재건부는 자매州의 도움을 받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제 기능

을 갖춘 부서로 탈바꿈되었다. 부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재건부의 인력상

황이 예를 들어 l993년 l월 l일 현재 적게는 Sachen-Anhalt州의 l23명에

서 많게는 Brandenburg州의 l64명까지 증가되었다 (인적중가, 부록 Nr. 2l

참조).

4.3- 협력파 경혐의 상호교환

市동부지역 사법체계를 인수받은 베를린州와 신연방州의 실제적이고 법

률적인 사법행정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 연방

법무성은 베를린 支部에 상설 상담소를 설치하 다. 이곳에서 비정기적으로

필요에 따라 사법분야에 대한 의견과 경험의 상호교환이 연방범무성의 협

조적인 主宰하에 이루어졌다. 신연방州의 司法에만 전적으로 적용되거나 또

는 그것과 주로 연관을 맺고 있는 법률규정들에 대한 작업도 여기서 이루

어졌다.

. 7 9 .



제3장 국가 .헌법 .행정 .사법 ~ - - _ _ _ _ t

4.4. 찰사와 검사

완전히 기능을 갖출 司法 . 사법행정도 s .함하석 . 의 재건은 서독지역
에서 파견된 법조인들의 협력없이는 실현될 수없었다. 서독지역출신 新任
법조인의 기용이외에도 필요한 업무추진력을 가지고 있는경험많은 판사,
검사 그리고 행정공무원들이 많이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인력들이
신연방yl'l내에서 일시적 또는 장기간 일을 할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혜택들이 마련되었다

l993년 l월 l일 현재신연방州에서 활동중인 판사와 검사는 각각2,273U
과 94l명 이었다 (부록 Nr. 26 참조). 이숫자에는 위원회의 심사결과 긍정

적인판정이 내려시보또는임시판사나 검사로 司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법조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舊동독출신 판사나 검사중 단지 l,889명 만이 동

위원회의 심사를 받았으며 (도표, 부록Nr. 27 참조) 심사결과 J 중 l,o94

명 (= 58 託) 이 판사나 검사로 재임용을 받았다. 이러한 심사결과에 근거
하여 재임용된 舊동독출신 판사와 검사는 지금현재 동독지역에서 활동중인

총법조인의 약28 託(판사) 와약4o 料(검사) 를각각차지하고 있다.

그 나머지 판사들은 서부지역에서 새로임용된 법조인들 (약37 料)과서
독 각주에서 선발되고 파견된 판사들 (약3i % )로구성되어있다. 검사의

경우는 서부지역에서 새로임용된 법조인의 수가33 拓,서독의 각주에서

선임되고 파견된 법조인의 수가24料를각각차지하고 있다, 이미퇴직한
판사, 검사 그리고 사법보조관의 임용을 가능하게 하기위해서 필요한 법률
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출

이러한 소위 "年長者모델計(Seniorenmodell)에 의해임용되어 i993년 4월

l일 현재 신연방州에서 근무중인 판사와 검사는 각각 66명과 8명이다.

(부록 Nr. 28 참조).

연방헌법재판소, 연방최고재판소 그리고 연방대검찰청은 독일통일 에 따라

同 기관에 근무중인 학술보조원을 늘리고 재판부 (Senate)를 증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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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Nr. 29 참조). 신연방州의 법조인교육을 위해서는 특별조치가 취해졌

다 (법조인 교육, 부록 Nr. 3o 참조).

4.5. 사법보조판과 기타 고급공무원

舊동독에는 애당초 사법보조관이 없었고 서독에서는 . 전문법조인들의

경우와는 달리 - 예상수요의 범위내에서 사법보조관 직업교육을 실행했기

때문에 예비인력비축이 이루어져 있지 않았으므로 이 분야에서 특히 문제

가 켰다. 경제재건을 위해서는 토지등기부및 둥기권문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또 이 분야는 거의 모두 사법보조관의 업무에 속하 기 때

문에 사법보조관의 부족은 더욱 큰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위 유사사법보조관제도(Bereichs- rechtspfleger)가 생겼는데, 이

들은 사법보조관 관할업무의 일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교육을 받은 공

무원들이다 (유사사법보조관, 부록 제 3l 번 참조). 여기에는 舊등독출신

법원비서들도 해당되었다 (법원비서들의 임용, 부록 Nr. 32 참조).

그동안 신연방州의 사법업무에 있어서 (법원과 검찰청에서) 사법보조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직원들은 약 2,2oo 명이다 (도표, 부록

N r . 3 3 참조). 그중 약 6關 여명은 서독의 각주에서 선발되어 파견된 사범

보조관들이다. 신연방州에서는 그 사이에 자립적으로 사법보조관 (사법보조

관법 Nr. 2 조)을 양성하기 시작하 다 (사법보조관교육, 부록 Nr. 34 참

조 ).

4-6- 기타 司法종사원

접수창구의 문서담당관과 그 밖의 중위급 공무원들중에 연방과 서독지역

의 각州에서 선발되어 신연방州로 파견된 공무원의 수는 2o7 명이다 (도표
.

부록 Nr. 28과 직업교육상황, 부록 Nr. 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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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구동독출신 사법종사원들의 補充敎育

독일연방법의 확장적용으로 인해舊동독출신 판사획 검사들을 위한 광 범

위한補充敎育조치가 필요하 다. 보충교육과정을 위한비용의 일부는 연방

정부가 감당하 다; 서독지역의 각州는 재교육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했으

며, 보충교육 수업과정을 위한비용의 일부를 부담하 다 (보충교육, 부록
Nr. 36 U Nr. 37 참조).

사법보조관들과 법원집달리 그리고 법원접수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도 . 대부분 서독지역의 州들의 지원하에 . 보습교육과정이 실행되

었다.

4.8. 변호사와 공중인

l993년 초 동독지역에서는 약4,ooo 여명의 변호사가 새로이 면허증을 발

급받았다 (부록 Nr. 38 참조). 이로 인해 변호사의 법륜자문을 받을 수 있

는 국민들의 권익보장이 신장되었다
.

통일조약에 의해 일단 自를. 公證人의 계속적인 활동이 인정됨에 따라 신

연방州에서는 공증사무를 주업무로 하는공증인들이 생졌났다. l993년 초

공증인의 총 수가5l8명에 달함으로써 인구수에 대한 공증인의 수는 서독

지역의 그 비례수치에 상응하는 정도에 이르렸다 (부록 Nr. 39 참조).

4.9. 非訟事案

이분야는 동독지역의 경제부흥을 위해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토지

등기부사안에 대해서는 제5U II. 3.2.6 을참조할 것). 상업등기부와 조합

등기부분야에서는 그동안의 노력으로 일시적으로 불안했던 상황이 상당히

개선되 었다.

연방정부는 l993년 5월 27일 등기관련소송절차촉진법안을 의결하 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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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은 토지둥기부, 상업등기부 그리고 조합둥기부의 전환을 위해 필

요한 법적근거를 완전히 전산시스템에 의해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주

4.lo. 강제집행/파산

강제집행을 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뒤따랐다. 왜냐하면 해당교육을 받은

범원집달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신연방州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곤

경을 가능한 한 빨리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촐

신연방州에서 일정지역에 적용되는 연방법으로서 계속 효력을 갖는 총집

행규정 (Gesamtvo11streckungsordnung)-@- 2,000여 건이 넘는 총집행소송과정

에서 과도적 법률로서의 그 역할이 증명되었다. 총집행판사와 행정관들에

의해 l99l년 동독지역에 "Wustrau 총집행연구협회"가 설립되었는데 이곳

에서는 정기적으로 경험의 상호교환이 이루어진다 .

4.ll. 司法統計

舊동독의 祥법원(Kreisgehcht) / 地區법원(Bezirksgericht)은 각각의 접수
f

기결, 미결된 민사, 가사, 노동, 형사사안에 대한 내부적 업무조감통계서를

작성했으며, 여기에다 기결처리된 소송사안에 대한 전산통계를 보충하 는

데 이러한 전산식 통계는 서독의 각주 통계와 비교할 만 하다
.

신연방州의 동의하에 그곳에는 우선 단일통계서가 작성되고 있다. 이 통

계서는 당장 시급한 자료처리로 인해 당분간 계속 작성될 예정이다; 또한

이 통계들은 서독지역주에서 작성되는 통계서에 점차적으로 편입될 예정이

다.

4.12. im

연방가입이후 행형은 다시 司法의 과제가 되었다. 즉 각 신연방州는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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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책임하에 사법업무를 관장하는데, 여기에는 受刑者로 하여금 장차 사회

적 책임감을 갖고 범죄없는 삶을 위할 수 있도록 교화하고, 또 그의 계속

적인 범죄행위로부터 일반인을 보호해야하는 행형목표의 수행도 포함된다
출

수형자는 이제 행형당국의 조치에 대한 법원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가

능성을 법률적으로 보장받는다 출

l992년 9월 3o일 현재 신연방州에는 49개의 교도소가 있었다. 그 수용능

력은 11,789 명인데, 同日에는 단지 4,49l명만이 수용되어 있었다. 일련의

교도소들은 찰은 건축구조로 인해 또는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기술적인

안전조치가 안된 곳에서의 반인권적 안전예방수단때문에 폐쇄되었다. 현존

건물의 수리가 진행되고 있고 또한 新교도소의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零

5 . 기타 사항

5.l 연구프로그램

l988년에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는 연구프로그램인 "사법제도에 대한 구

조분석"은 통일이후 신연방지역에도 확대되어 진행되었다. 석기에다 또한

"신연방 5개주의 법원조직"과 "예견되는 신연방주의 법원업무가중''과 같은

프로젝트가 추가되었다. 兩 실험연구결과는 "변혁기의 司法"이라는 著作集

( K 1n, Bundesanzeiger, 1993) 으로 出刊되었다. 이에 대한 요약은 부록

Nr. 4o 및 4l에 수록되어 있다
.

5.2. "구동독의 司法制度" 展示會

연방법무성은 "구동독의 사법제도"라는 제목하의 이동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 전시회는 l994년부터 신연방州 및 서독지역 州에서 개최될 예정이

다. 이 전시회는 신속한 과거청산과 동서독지역 독일인 상호간의 이해증진

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불출분한 현재의 연구상태로 인

하여 일단 이 전시회는 역사적으로 확실한 측면, 즉 養동독 사회주의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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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sED)에 의한 司法의 도구화에 그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또한 그와 더

불어 "변혁기"(Wende)의 법률생활과 사법제도등도 다루어질 것이다. 서로

상이한 동서독인의 경험축적배경을 염두에 두고 양측의 제도에 대한 공정

한 평가를 내리기 위하석 이동전시회는 책발간과 광범위한 부수적 프 로 그

램 . 토론회, 강연회, 학술적인 판정, 화상 등 . 을 통해서 보완될 예

정이다.

5.3- 州法으로서 계속 효력을 갖는 舊동독 법률의 문구확정과

문구교정

신연방州는 이러한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연방법무성로부터 받게

된다. 이에 대한 개별적인 내용은 부록에 잘 나타나 있다 (州法, 부록 Nr .

42 참조).

6 . 총정과 전망

독일연방공화국의 헌법규정에 따라 司法權은 원칙적으로 各州들리 갖고

있다. 그러므로 서독지역의 州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경험지식

의 지원을 통해서 신연방州의 司法孫建을 돕는 것은 논리에 맞는 일이다
.

연방은 통일독일의 공동번 을 위하여 자신이 지고 있는 전체국가에 대

한 책임범위내에서 신연방州 및 서독지역 州들이 이러한 과제를 잘 해결하

도록 지원하 다 .

.미해결된 과제와 어려움들이 아직도 남아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의 司

法統合實現에 대한 중간평가는 긍정적이다. 法的同化가 많이 진척되었다
주

현재 이미 전독일에 - 상대적으로 경미한 의미를 지닌 몇가지 예외를 제외

하면 . 동일한 실체법과 절차법이 적용되고 있다.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신연방州의 법원구성이 서독지역의 법원구성과 완전히 일치하게 될 것이다 .

직원들의 수는 지금까지 증가하는 재판업무량에 맞게 확대되어 왔다;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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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물적수요상황의 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다. 법률상담업의

측면에서 볼때도 법에 의한 권익보장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생활보장이 충

분히 이루어졌다. 아직까지 문제를 안고 분야에서도 조만간 그 상황이 호전

되리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예를 들어 舊동독

정부범죄행위와 같이 주로 신연방州와 베를린州의 司法機關과 관련되어 있

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양호한 발전이 이루어진데는 무엇보다 모든 당사자

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재판업무량에도

불구하고 司法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前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法

治主義司法을 再建하고 확고히 해야 할 임무를 수행하는 신연방州들에게

계속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이러한 모든 노력과 성공이 司法에 대한 동독지역 국민들의 인식

전환과 신뢰성 구축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노력은 의미를 상실할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법치주의 사법에 대한 동독지역 국민들의 신뢰가 점

점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목격되고 있다. 漆동독출신 판사와 검사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민들의 불신이 제거되었다. 그리고 연방법률에 의해 정치적

책임과 잘못이 있는 법조인들 . 명예직 판사와 변호사 그리고 공증인들 -

의 향후 직업활동을 정지시킴으로써 法治초義司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 다.

l995년 말까지 서독지역과 동독지역의 司法분야에 있어서의 규범차이가

거의 완전한 정도로 제거되어진다면 또 하나의 내적 재통일이 완성되리라

는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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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 공직근무

l- 통일이전의 상황

기본법에 보장되어 있는 독일 공직근무의 법치국가적 구조는 정당이나

단체의 이해관계를 초월할 것이 의무로 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협

력자' 라는 동독의 공직자 신분과는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

l945년 9월 l7일자 소련군정명령 제66조를 통해 소련점령지역에서는 사

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직업공무원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나마 指49년 lo

월 7일자 동독 헌법에 내포되어 있던 '공직자는 전체의 공복이지 일당의

공복이 아니다' 라는 규정마저도 l968년 4월 6일 개정헌법에서 삭제되었다 수

국가기관 근무자 역시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데올로기에 부응하여 기타 근

로자와 다를 바 없어야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l977년 6월 l6일자 동독의

노동법전이 철저하게 적용되었다. 그러나 예컨대 동독 인민군과 인민경찰에

대한 특수규정은 있었다. 공직자 신분과 고용관계는 원칙적으로 즉각해고를

통하거나 짧은 해고통보기간 이내에 종료될 수 있었다. 자질의 전문성에 관

한 한, 후일 점차적으로 그 의의가 커지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공직신분

이 갖추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교육훈련이 시작되었다. 공직자는 단일정당의

의지관철을 위한 기구의 일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해야 되있기 때문에 이

들의 기본자질은 일차적으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적성과 당에 대한 충성

심으로 가름되었다. 이와같은 공직자의 기본자질은 정치의 권한에 한계가

없는 사회주의 사회제도에 반 되어 당의 정치적 의지관철을 위한 수단으

로 봉사할 뿐이었다 .

통일조약을 협상할 때 동독 행정기관에 근무하던 인력의 정확한 수치는

그때까지 공식집계된 바 없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 '무장조직', 제국철

도, 체신을 포함하여 전 공직자 수는 225만 명 내지 23o만 명 정도 을 것

으 로 추정된다. 이는 동독 인구 l,6oo만 명의 l4.5%에 해당하는 것이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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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서독 인구 6,2oo만 명 중 공직자 수는 군인을 포함하여 49o만 명으로서 .

국민 전체에 대한 비율은 7.9% 다.

2 . 공공행정 구조의 인수

통일독일의 공직 근무구조는 내적 통일의 완성과 신연방주 생활 평준화

에 크나큰 의의가 있다 .

신연방지역의 공공행정은 고도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며 그래

야만 4o년 동안 동독의 공산 통치가 찰겨놓은 잔재를 여러가지 중요한 공

공사업을 통해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

고도의 능력발휘를 목표로 삼으면서 시민에게 법치국가에 대한 신뢰감을

고양시키는 공직근무가 수행되어야만 시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독일

에서 자유롭고 사회복지적인 법치국가가 지속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필수

적 기본여건이 성공적으로 갖추어 질 수 있다. 그렇게 되려면 권리와 법률

에 연계된 공직근무가 능력 본위의 원칙에 따라 공익을 증진시켜야 한다 .

기본법 제33조에 이와같은 사실이 공직근무의 구조로서 보장되어 있다. 공

직자가 그 임무를 불편부당하게 수행하고 정당이나 단체의 지시에 따라 공

직활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직업공무원 제도는 이러한 책임감과 더불어

독일연방공화국 4o년사를 통해 그 우수성이 실증되었다. l99o년 lo월 3일부

터 직업공무원과 피고용인에 대한 공직근무의 구조가 결정되어 있는 기본

법 제33조가 가입지역에도 적웅되고 있다 .

3 - 직업공무원제도의 도입

3-l. 공무원법의 발전

통일조약 제2o조 제2항에 따르면 공공업무의 수행은 가능한 한 조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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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이양하도록 되어 있다. 통일조약 제2o조는 서독에서 그 우수성

이 실증된 것과 같이 특히 능률행정의 임무수행에 공무원이 투입되어야 한

다는 공식적 근거가 된다 .

신연방주에게는 통일조약에 따라 l992년 l2월 3l일까지 주(州)공무원법을

자체적으로 제정할 의무가 부여되었다. 각 주의 공무원법이 발효되기 까지

연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통일조약에 합의된 경과규정이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즉 l99o년 lo월 3일부터

신연방주에는 통일조약 제2o조 제2항과 기본법 제 33조에 의거한 헌법적

과제에 부웅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

현재 대부분 신연방주에서는 주(州)공무원범이 발효되었다. Sachsen-

Anhalt, Sachsen, Brandenburg 주는 이미 주 공무원법을 통과시켰고

Thuringen sb- Mecklenburg-Vorpommern 주에서는 우선 공무원법 임시 규

정이 적용되고 있다 (부록 Nr. 43 '신연방주 주 공무원법의발전 및 현황
t

참조).

신연방주는 공무원법의 제정은 물른 과도기적으로 유효한 법률의 적용문

제 등에 걸쳐 연방 내무부장관 산하의 연방 - 주 합동 실무단 (Bund-

Lander-Arbeitsgruppe)으로부터 자문과 지원을 받았다 .

공무원의 재임용, 봉급, 원호 등에 관한 주요 경과규정은 통일조약에 의

한 권한위임에 따라 연방 법률규정으로 마련되었다. 예컨대 가입지역 공직

자 출신 지원자가 연방공무원 신분으로 임용될 때 시보기간이 필요한 것과

같은 규정을 들 수 있다 .

통일조약의 경과규정은 l996년 말까지 적용된다. 그 이후 신연방주 출신

이 공무원으로 지원할 경우, 경력상 자질이 아직 미달될 것이 통례일 것이

다. 그러나 이와같이 부족한 자질은 난이도에 있어서 주어진 임무를 최소한

만족시킬 경우, 그 직책에 대한 시보기간으로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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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이 아닌지원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경력지원자가 임용될 때까지 경과

규정이 준용된다. l99l년 l월9일연방내무부장관은 시보기간과 연령 등에

관한상세한 규정을 행정명령으로 발표했다
주

통일조약과 함께연방봉급법(BBesG) 역시신연방주에 도입되었다. 신연
방주의 특수한 신분관계는 경과규정을 통하여 정황이 참작되도록 하는바,
봉급수준의 단계적 평준화가 그목표이다

.

통일조약 체결이후 발효된 봉급경과규정을 통해봉급은 구연방주 봉

급수준에 대비, l9蛇년 7월l일부터 60%, 1992년 5월i일부터 70%, 1992

년 l2월 l일부터 74%, 1993년 7월i일부터 8o%로 각각인상조정되었다.

동독에는 공무원(Bearnte)이 없었기 때문에 i992년 i월 i일에 연방 전역

에걸쳐적용되는 공무원 원호법이 도입되어 복잡한 경과규정의 도입을 피

하도록 하다. 원흐대책 청구권 신청에 필요한 대기기간은 5년을 원칙적으

로 l99o년 lo월 3일부터 산정하기로 하며, 근무중사고가 발생하 을 경우
메는 보험에 의해 연금이 즉시지급될 수 있다諒

3.2. 공무원 신분에 관한 근거

l99l년 초부터 신연방주의 공무원 임용권자는 경찰을 비롯한 일반행정

분야에 걸쳐대대적으로 공무원 임용에 착수하다. 그러나 신연방주의 공

무원 신분 취득은 '자동적'으로 되는것은아니다. 공무원은 적성, 자격, 전
문성의 판단기준에 따른개별심사를 거쳐임용된다燎

공무원 임용시 여하한 경우를 막른하고 개인적성문제가 신중히 검토된다.

가입지역의 공공행정 근무자로서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전문능력 이외에 특히기본법이 의미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

해하시를 막른하고 헌신할 것이라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 (기본법 제33조

제5항 및 연방공무원법 제7조 제l항 제l호). 기능직 신분으로 임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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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원칙상 이와 동일하게 헌범에 충성할 것이 요구된다. 특히 구동독 국

가보위부를 위해 공식.비공식 활동을 했을 경우, 개인적성문제에 심각한 의

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독시절의 과거 신분을 충

분히 참작하여 개별심사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통일조약에 따르면 해고의 중요 근거로는 피임용자가 인간으로서의 기본

원칙을 위배했거나, 과거에 동독국가보위부를 위해 활동하여 공직신분 유지

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한한다 .

이 점에 관한 한 연방내무부는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가능한 한
I

일원화된 실무행정이 이룩되도록 절차상의 지시를 내렸다. 오로지 인간다운

품행이 확고한 사람이 공직자가 되어야만 시민들에게 공공행정의 초당성과

법치국가성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출

이와 같이 필수불가결한 개별심사를 통해 이미 신연방주에피는 대다수의

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었다 (부록의 도표 Nr. 44 '1992년 l월 l일 및 l993

년 l월 l일 현재 신연방주 공무원 임용현황' 참조).

4 . 공직근무자의 법적 지위

4.l. 기존 근로조건의 지속 및 증료

동독의 서독 가입과 동시에 공직근무자에 대한 고용주로서의 동독의 임

용권은 소멸되었다. 행정의 지속성은 물론, 피고용인을 위해 통일조약은 구

동독 공직근무자들의 법적 지위가 기존 고용관계와 함께 원칙적으로 당분

간 계속 유효하도록 해 놓았다 .

그 결과 통일조약 제l3조 제2항에 의거 행정기관이 존속되거나 여타 기

관에 귀속된 경우 고용관계가 존속하게 되었다. 이러한 행정기관은 업무양

도가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기본법의 관할권 규정에 따라 연방정부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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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 다. 기관의 존속문제가 아직 검토 중일

경우, 이 기관에 근무하던 사람들의 고용관계는 연방 정부 내지 적정한 주

체로 이양되어 존속되었다 .

동독의 가입시점까지 고용관계의 이양이 궁극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을 경

우, 당면한 행정기관에 근무하던 피고용인의 고용관계는 정지, 즉 고용주와

피고용인간의 쌍방의 권리와 의무는 무효화되었다. 이 경우, 피고용인은 급

료 대신 최근 6개월 간 월 평균 근로소득의 7o%에 상당하는 휴직금

(Wartegeld)을 매원 받았다. 고용관계가 정지되어 있는 동안, 될 수 있으면

피고용인이 재임용 내지 경우에 따라 다른 행정분7로 재임용되도록 하

다. 만일 재임용이 불가능했을 때에는 5o세 미만일 경우 6개월, 만 5o세 이

상일 경우 9개월 이후 자동적으로 고용관계가 끝났다. 소위 이와같은 휴직

규정은 이미 화폐.경제 .사회통합에 관한 국가조약에 삽입된 인력 감축의

의무사항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인력감축의 의무사항과 함께 과도기간

중 피고용인에 대한 벌도의 사회복지 대책이 보장되었다
.

연방헌법재판소는 l99l년 4월 24일자 판시(1 B v R 1341/90)를 통해 휴직

규정을 적법하다고 선언하 다. 다만 임산부, 중장애자, 고령자와 같은 특수

집단에 대해서는 휴직 규정의 적용을 제한시켰다
.

추가적으로 통일조약은 인력이 과다하게 입된 기관의 경우 불가피한

감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해고규정을 마련해 놓았다. 이에 따르면

피고용인의 전문성 결핍, 인적 적성 결핍, 또는 인력 수요의 부족을 사유로

정상 해고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당면한 피고용인에 대한 특별 사회복지조

치를 통해 휴직금의 지급액과 지급기간에 상응하는 과도금을 지불하게 되

었다. 특수규정으로서의 성격상 이와같은 규정의 적용기간은 한시적이다
.

통일조약에는 비정상적 해고에 관한 무기한 유효 규정을 통해 과거 전력

이 있는 인력의 격리를 용이하도록 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정치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도록 하는 필요성이 참작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 규정 역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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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나 신중한 개별심사가 따르도록 구체화 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비

정상적 해고의 근거로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원칙 또는 법치국가성을 위배했

을 때 또는 과거에 국가보위부를 위해 활동했는 때와 같은 것을 들 수 있

다. 과연 고용관계의 존속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지의 여부는 개별사안별

로 구체적인 정황을 근거로 하여 형평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주

4.2. 고용조건의 평준화

변함없이 가장 긴급한 과제 중의 하나가 신연방주의 공직근무 고용조건

을 기타 연방지역에 적용되는 제 규정에 단계적으로 평준화시키는 일이다 會

이미 이 방면에는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 .

통일조약에 따라 당분간 계속 적용되던 과거의 제 규정 중 대부분은 이

미 l99l년 l월 l일을 기해 구동독지역 연방 사무직 임금협약 및 이에 준하

는 노무직 임금협약으로 대체되었다. 이로써 구동독지역을 망라하는 협약임

금지역에서도 행정구축에 필요한 능력별 급료지급제도와 임금제도가 적용

될 수 있었다 .

동부 협약임금지역 (Tarifgebiet Ost)에서 공직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료

(Vergutungen)와 임금(Lohne)은 임금협약을 통해 l99l년 7월 l일부터 우선

서부 협약임금지역(Tahfgebiet West)의 해당 금액의 6o%로 책정되었다 .

l992년 6월, 임금협약 체결당사자들은 동부 협약임금지역의 급료와 임금

을 서부 협약임금지역의 해당 금액에 대비하여 l992년 5월 l일부터 7o%,

l992년 l2월 l일부터 74%, 1993년 7월 l일부터 8o%씩 인상시킨다는 단계

적 인상계획에 합의하 다. 이와같은 임금규정 (Lohnregelung)과 봉급규정

(Ge altsregelung)은 그 최단 시행기간이 l993년 l2월 3l일까지로 되어 있

다. 급료와 임금의 평준화를 위한 다음 단계는 오로지 구동독지역의 경제발

전과 재정상태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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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별원호제도

동독에는 인민군, 인민경찰, 세관, 국가보위부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을 위

해 각종 특별원호제도가 있었다. 통일조약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 취득한 청

구권과 숭계권을 법정연금보험제도에 이양하도록 하여 급부수령자와 숭계

권자가 동독의 사회보장보험에 가입된 사람들과 아무런 차둥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 놓았다. 이미 사전에 성과를 거둔 전액지불액의 제한 및 특별원

호제도의 폐지 이후, l99l년 l2월 3l일을 기해 l99l년 8월 l일 발효된 청구

권 및 승계권 이양법 - A A U G - (1991년 7월 25일자 연금이양법 제 3조)

을 통해 이양관계가 처리되었다 .

법정연금제도에의 이양은 l992년 l월 l일부터 기존 청구권과 승계권 대

신 원칙적으로 근속기간과 수령액에 기준하는 연금제도로 대체되는 성과를

발생시켰다. 국가보위부 특별원호제도에 가입된 기간과 고위직의 기타 특별

원호제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연금산정액을 특별히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

졌다.

vll-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l. 서문

이미 화폐.경제.사회통합에 관한 조약체결 이전에 동독에게는 자유.민주

.연방주의 .법치국가의 기본원칙과 유럽공동체의 사회질서와 법률질서에 부

합하도록 동독의 법률을 새롭게 구체화할 의무가 부여되었었다. 이는 새로

형성된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제 기관을 신설하기 위한 선결요건이었다. 과

거의 기관장과 대다수의 직원들은 구동독 공산당과 너무 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재건사업에 부적합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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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대량의 노하우(Know-how)의 이전이 필요했다. 그래서 - 동

독지역의 주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아직도 인력초과상태가 석전하지만 - 연

방정부와 서독지역주의 행정지원이 필요했으며 지금도 필요하다. 이러한 행

정지원은 통일조약에 원칙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그 결과 신연방주와 지

방자치단체들은 공공행정의 인력구조가 실제수요에 적합하도록 더욱 강력

한 지원을 받고 있다출

2. 행정지원 기구

연방과 주는 행정지원을 위해 각종 방안을 활용하 다
準

2.l. 연방 - 주 조직정비처

연방내무부에 설치된 조직정비처는 기존 행정기관의 재편을 지원했다. 우

선 기본법의 관할권 규정에 의거하여 동독의 중앙정부기관 (U 1,000개)을

연방과 주에 부속시킨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지난날 주의 차원을 초월하는

업무 또는 공공행정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기관은 폐쇄하고 신연방주

를 위한 공동기구를 구축해야 했다
.

연방과 주는 초기에 신연방주 전권대표에게, 그 이후 주정부 행정기관에

게 자문관을 파견하여 새로운 행정구축을 지원하 다. 주정부의 고위기관과

산하기관의 조직과 구축을 위한 건의사항이 작성되었다. 구서독 행정기관의

적정한 인력을 알선하고 교육훈련과 연수교육을 지원하는 등 집중적인 인

력지원이 뒤 따랐다 출

2.2. 지방자치단채에 필요한 인력 알선

신연방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력이전의 대부분은 인력파견을 맡은 구

서독지역 주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조직되었으며, 재원은 대부분 연방정부

에 의해 조달되었다. 인력알선을 위한 특별기구로 l99l년 연방내무부와 지

. 95 .



제3장 국가 . 헌법 .행정 .사법

방자치단체 대표 연방연합회가 베를린에 합동 인력소개소 (Personal-

borse)를 설림하 다. 합동 인력소개소는 신연방주의 인력수요와 구연방주

출신 지원자를 통합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출

2.3. 신연방주 재건단(Arbeitsstab N e u e LSnder)

연방내무부는 l99l년 봄부터 l992년 말까지 본과 베를린에 신연방주 전

담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연방주 재건단' 을 운용하 다. 신연방주 재건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문제를 비롯하여 특히 부동산 문제에 관하여 중점

적으로 자문하 고, 인력 알선을 지원했으며, 각 부처와 합의 하에 '구동독

지역 부흥 공동대웅책'에 의한 사업을 지원했다 출

신연방주 재건단은 주 정부기관과 지방자치행정의 업무능력이 발전됨에

따라 l992년 말 해체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연방내무부는 신연방주 지방자

치단체의 행정구축을 재정지원, 정보제공, 자문, 실무지원 등을 통해 계속

지원하고 있다 零

2.4- 지방자치단채 협의회

l99o년과 l99l년, 연방내무장관 주도하에 다수의 연방부서가 참여한 가운

데 신연방주와 베를린에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지방자치단

체 협의회의 목적은 대규모 지방자치단체의 군수와 시장으로 하여금 지방

자치단체의 긴급과제에 익숙하도록 하고, '구동독지역 부흥 공동대응책'을

포함한 연방정부 계획에 의한 지원가능성에 관해 보고하며, 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대표 연방연합회와 신탁청과 기타 유관기관 사이의 의견교환

을 도모하는 것이다 .

2.5. 지방자치단채 행정을 위한 정보 안내

l99o년부터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정보안내책자를 통해 통독과정에 있어

- 96 .



/ 제 3 장 국가 .헌법 .행정 .사법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되는 중요 법률의 변경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관

한 처리권고사항이 시, 군,동에 전달되었다 수

3. 연방.주.지방자치단피의 린정인력지원

신연방주의 행정구축은 헌법 규정에 따라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의 3대

차원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출

연방정부는 i993년 6월 i일 현재 구서독지역 출신 총 16,602 명의 직원을

신연방주에서 근무하도록 파견(Abordnung) 또는 전보(Versetzung)시켰는

바, 이 중 15,015명은 연방행정기관에, 1,587명은 주행정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독지역 주 행정기관에서는 총 8,337명의 직원을 동독지역에서 근무

하게 하고 있는데, 그 중 구서베를련 출신 l,6l4명이 구동베를린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독지역주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는 10,000명 이상이 신연

방주 지방자치 행정기관으로 왔다.

연방정부는 행정 및 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지원에 있어서 신연방주

에서의 근무활동이 자출적 지원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표

방했다. 따라서 능률적인 법치국가에 걸맞는 구동독지역 행정기관과 법원의

구조를 구축함에 있어서 장기적 또는 단기적으로 근무하는 서독출신 공직

자에 대한 특수한 요구사항은 원하는 이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결정과 개

인적인 근무의욕을 전제로 한다 .

업무능력은 오로지 적절한 개인적 참여의식이 있을 때에만 최대로 발휘

될 수 있다는 것이 경험보고서를 통해 실증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요구사

항은 임용권자 내지 고용주 역시 이에 상응하는 복지제공의 의무를 수행할

것도 전제한다 .

연방정부와 각 주 정부는 구서독지역 출신 공무원, 판사, 군인, 근로자,

연금생활자로서 장기적이거나 단기적으로 구동독지역 근무처로 전근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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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정적 .개인적 부담을 조정하고 동기부여를 통해근무의욕을 더욱 고양

시키기 위하여 방대한 공직법상의 조치를 취했다. 연방정부의 각종 조치가

연방내무부 발간 설명서에 요약되어 있다 (부록 Nr. 45 '신연방주 행정을

위한인력지원의 일환으로서 연방공직자의 파견' 참조).

지방자치단체 대표 연방연합회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행정지원을 보완

하고 약2,ooo개에 달하는 지자단체간의 자매관계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조

치로서 연방과 주의차원에 걸친추가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마련해 놓았

cl.

그 중 연방정부에 의해 재원이 조달되는 지방자치단체 대표 연방연합회

의각종프로젝트가 매우중대한 의의를 갖고 있다. 예컨대 연방내무부가

재정지원하는 '신연방주 지방자치행정 구축지원' 프로젝트는 .자조(自助)를

위한지원' 이라는 모토하에 정보제공, 자문, 연수교육 둥을 근간으로 하는

행정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

총l7가지 업무협조를 공개한 바 있는이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약 2oo개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가 풀(Expertenpool)에서 보낸자문역의 지원을 받았

다.

현재 이프로젝트는 긴축예산, -?(Kreis)의 재편둥에관한집중적 자문
활동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신연방주 지방자치단체, 협회,
기관 둥은 교육훈련과 연수교육에 관한모든문제를 자문받고 세미나와 각

종 행사에 관한 정보 안내를 받았다. 독일도시학 연구소가 관장하는 지방

자치단체를 위한 정보안내서비스를 통해 시,군,동은 지방자치단체 관 련

전문정보안내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연방 여성.청소년부와 연방교육.학술부는 청소년 지원분야 및지방자치

단체문화행정분야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목표는 직업수행에 필요한 자질

향상이 다를이러한 지원으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정기적인 정보안내,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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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연수교출테마를 보완하는 상담제공, 구서독지역 지방자치단체 내의 임시

파견근무를 위한 일자리의 알선 둥이극
.

4 . 헹정인력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연방정부는 동독지역의 주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연방공직자에 대한 모 든

비용을 부담한다 .

신연방주로 전보되었거나 신규채용된 과거의 연방공직자를 위해 주정부

에게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상이한 봉급수준과 추가수당

의 지급때문에 인상된 비용을 보전해 준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l99l년과

l992년 중 총 4,ooo만 D M을 사용하 다. l993년도 연방예산에 5,ooo만 D M

의 재원이 마련되었다 .

나아가 l99o년 말부터 연방내무부는 신연방주 지방자치단체에게 인건비

보조금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의 효과는 매우 크다. 즉 l992년

중 구서독지역으로부터 2,loo명에 달하는 유능한 직원들이 인건비 보조금의

혜택을 받고 장기적 또는 단기적으로 신연방주에서 근무하게 되었던 것이

다.

연방정부는 l99l년과 l992년 중 신연방주의 지방자치단체 지원용으로 총

lU 8,000만 D M을 지출하 다. l993년도 연방예산에는 2억 DM이 책정되

어 있다.

5 . 특수행정 구축

5.l. 지방자치단채 재산의 귀속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파악 및 정리, 그리고 상급재정관리국 또는 신탁청

에 재산귀속을 신청하는 문제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은 특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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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을 위해 교육훈련과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연방내무부의 '지방

자치단체 재산' 실무단은 이러한 인력을 위해 개별지도 및 단체지도를 통

해 교육, 자문, 후견하고 있다출

이미 l99l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재산분야 담당공무원들은 연방공공행정

아카데미에서 개최된 2일간의 전문 세미나에 참석하 다, 지금까지 진행된

l3가지 교육행사에 2,ooo명 이상이 참석하 다
.

l993년 중 계획되었거나 이미 진행된 .전문 세미나는 i4가지 다. 연방 국

토계획 .건설 .도시건설부는 6대 모텔안과 더불어 대규모 신축주택단지의 재

산귀속 준비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귀속계획을 근거로 한 재산귀속을 통해

재산의 귀속과 새로운 부동산의 형성이 연계되도록 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가 진행되도록 한다 .

5.2. 재산관리청의 설림 .

연방내무부의 주관 하에 설림된 각 부 합동 실무단은 미해결 재산 처리

를 위한 업무 및 긴급한 인력확보를 지원하 다. 이러한 관청의 인력은

l992년 4월 현재 2,35o명이었으나 현재 약 2배 증가한 4,ioo명에 달하고 있

다.

그 결과 구동독지역 출신 직원의 투입을 위한 인건비 보조금 지불이 증

가되었다. 변호사 증원계획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2關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미해결 재산관리청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l993년 3월 3l일 현재). 변호사

수는 계속 증가되도록 되어 있으며 매 관리청마다 l명 내지 2명의 변호사

가 배치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신연방주 출신 직원 5oo명에 대한 인건비 보

조금이 확보되어 있다 .

인력보강조치는 재산관리청의 직원과 기관장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교육

을 통해 보완되는 바, 이와같은 연수교육은 연방 재정아카데미의 협조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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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미해결재산관리청을 비롯하여 연방행정청에 의해 수행된다. 나아가 재

산관리청은 각종 전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는데, 그와같은 것으

로는 미해결 재산문제 처리법에 입각한 신청서 처리를 위한 우선순위표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燎

5.3- 측량 및 둥기피도

구서독주 측량행정기관은 기존 각 주간 자매결연관계의 일환으로 구동독

지역의 측량 및 둥기행정기관의 구축을 적극 지원하 는 바,그와같은 지원

으로는 전문인력의 파견, 교육훈련 및 재연수교육, 자매주에서의 임시파견

근무, 기자재와 차량의 제공, 측량 및 등기관계 행정기관간의 협조 둥을 들

수 있다.

연방정부측에서는 연방내무부가 인건비 보조금 지급을 통해 행정전문인

력의 임용이 가능토록 하 다. 이러한 인력은 동독지역 지방자치단체 측량

관계기관에서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근무하도록 파견되었다
準

l993년 연방국방부는 측지학 전공 장교를 비롯하여 일반병올 행정전문인

력 및 보조인력으로서 연방군의 기자재와 차량과 함께 수개월간 신연방주

에 파견하 다 출

5.4- 환경보호행정

동독에서는 환경의 중요성이 거의 무시되었다, 따라서 우수한 경제기능이

긴급하게 구축되기 위하여서는 구서독의 표준상태가 주도면 하게 이양되

어야 했다. 그래서 구연방주에게는 신연방주 해당 특정지역을 위해 인허가

절차의 일환으로 환경타당성을 검토할 때 지원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부

여되었다. 그 최우선 사안이 제출된 허가신청서에 대해 구서독의 관계기관

으로부터 의견서를 받는 것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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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신연방주 행정기관에 직원을 파견하여 그곳 직원들을 교육훈련시

켰다.

행정지원의 의의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 이유는 화학공단과 대단위

연소시설과 같은 생산시설의 신설과 정비 및 대대적 설비보강을 위한 허가

신청건수가 가까운 장래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출

6. 교육훈린 및 연수어 대한 지원

'민주적 중앙집권주의', '국가권력의 일원화', '노동자계급을 위한 당의

지도적 역할' 이라는 원칙 하에 교육훈련을 받은 후 활동했던 동독공직자들

은 l99o년 lo월 3일부터 민주주의 법치국가 행정의 기본원칙에 입각한 구

서독 법률에 알맞도록 변화되어야 했다, 동독의 기존교육시설 이용이 불가

능했기 때문에 동독공직자의 변화를 위해 대대적인 교육이 펼요했다
주

연방정부는 동독 행정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인력은 물른 가입지역에서 신

규채용한 공직자들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조치를 취해야 했다. 총

280,000명의 연방공직자들이 연수교육을 받았으며 그 중 연방체신부 단독으

로 연수교육을 받은 사람은 187,000명에 달했다
.

새로 형성된 주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새로운 법률제도를

습득해야 했다. 각 주는 아직 구성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연방정부와 구서독

주가 교육훈련 및 연수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지원을 했다출

연방정부는 주정부 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U 5,000명)에 대한

자체 교육에 병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훈련 및 재연수대책을 보조금을

통해 지원하 다. l99l년과 l992년 중 총 4,2關억 DM이 약 67,000명의 공

직자 교육을 위해 지불되었으며 l993년 역시 이와 비슷한 금액이 책정되었

다.

구서독주를 통한 지원 역시 이와 비슷한 상태이다. 그와같은 지원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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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수행 및 재원조달, 신연방주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50,000명에 대

한 교육, 실습훈련 둥이다 .

연수교육지원은 자매결연을 통한 지원, 교육훈련 및 연수분야의 교수와

전문가 파견, 연수생의 파견근무, 조직지원 둥이었다 .

l99o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대표 연방연합회는 약 100,000명에 달하는 지방

자치단체 공직자를 교육시켰다. '자매 지방자치행정 자문' 이라는 방안에 따

라 약 85o명의 구서독출신 자문역들이 신연방주 지방자치단체에시 l7개 세

미나를 개최하 다 .

l99l년부터 신연방주는 자체 교육훈련 및 재연수시설 구축에 착수하 다 拳

모든 주에 전문대학, 행정학교, 연구소, 행정.경제 아카데미 둥이 설립되었

다.

v責 - 국내 치안

l. 통일이전의 상황

동독의 치안기관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국가관에 따라 중앙집권화 되어

있었고 사회주의적 사회의 구축과 보호에 기여하 다. 경찰권 수행기관은

독일 인민경찰이었으며 그 관할 역은 대단히 켰다. 인민경찰에는 보안경

찰, 교통경찰, 형사경찰, 여권 및 주민등록 업무, 수송경찰, 형사소루 업무.

소방대, 공급부대, 전투단, 인민경찰 기동대가 소속되어 있었다. 인민경찰은

내무부의 지휘통제를 받았다. 그에 비해 군사적 장비와 조직을 갖춘 '인민

경찰 기동대'는 병 에서 근무하던 수송경찰과 '노동자 계급 전투단'과 함

께 l97o년부터 국토방위를 위한 군의 일부를 구성하 고, 주로 병역의무가

있는 징집해당자에 의해 충원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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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의 국경수비 임무는 군사적 편제로 운용된 국방부 산하 국경수비대

(Grenztruppen)에 의해 수행되었다 구

동독이라는 불법 체제의 주된 억압장치로서 가장 드러난 기관은 국가보

위부(Mfs) 다 출

과거 국가보위부는 국내 사찰임무와 대외 정보임무와 함께 '무장된 조

직'으로서 '당의 방패이자 창검'이었다. 국가보위부의 정식요원은 최소한 8

맞 5천명에서 lo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소위 비공식 요원(IM)의 수는 l99o

년 초 원탁회의에서 lo만 9천명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실제로 이의 몇배에

달할 것으로 루정되기도 한다 .

각종 세부사안에 걸쳐 완전무결한 치안지상주의 및 억압장치가 개발되어

시민들이 이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수

2 . 통일조약어 따른 기구의 재편

기본법의 권한 규정과 통일조약의 제시 조건 (제l3조)에 따라 독일 통일

의 날을 기해 특히 인민경찰의 근무조직과 같은 동독의 국내치안 행정기관

은 신연방주의 관할권으로 이양되었다
會

다만 기본법에 따라 연방정부쉐 의해 임무가 수행되어야 할 기관은 연방

정부에 편입되었다. 이와같은 기관은 특히 자유선거를 통해 구성된 동독정

부가 새로 구축한 국경수비기관이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각각 그 관할

내에서 인수한 기관을 이양 또는 폐쇄하 다 .

3 . 신연방주 경찰의 구축 및 연방정부의 지원

l99o년 6월 29일자 내무장관 회의는 앞으로 형성될 동독지역의 주를 위

해 국내치안분야와 법치국가적 국가구조 및 행정구조의 구축을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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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결의안을 가결하 다. 그 핵심사안은 새로 형성될 연방주에 대한 구서

독지역의 자매주를 결정하는 일이었다 .

사회주의 국가의 멸망과 더불어 붕괴된 중앙집권식 치안조직은 시민에게

친근하면서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는 연방주의 구조에 의한 현대적이고 민

주주의적인 경찰조직으로 대체되어야 했다. 이와 동시에 소방대t 여권 및

주민등록 업무, 수송경찰 등 경찰과 무관한 분야는 분리시켜야 했다
零

신연방주 경찰법은 발효되어 모든 신연방주에 경찰조직이 새로 형성되었

다.

신설된 조직구조에는 기존 인력이 배치되었으나 고위직이 그만 둔 자리

는새로 충원되었다. 구동독 인민경찰 소속 인력으로서 인수된 후 재임용여

부는 적성, 능력, 전문성에 따라 결정되었다. 경찰에 남아 계속 근무하게 된

모든 공직자는 개별심사를 받았다. 이러한 절차는 거의 환료되었으며 l99l

년 lo월부터 단계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부여되고 있다
출

주민수에 대한 경찰수의 비율, 즉 경찰의 비출은 신연방주가 서독주와

비교할 때 그리 심각할 정도로 열악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인력의 일부가

아직도 교육훈련 및재연수과정에 처해 있기 때문에 실제근무자 수는 아

직 완전 충원되지 못한 상태이다 출

연방정부는 구서독주와 함께 구서독지역을 모델로 하석 기동경찰의 조기

구축에 착수하었다. 그 이유는 앞으로 각 주의 기동경찰과 연방국경수비대

가 경찰이 처리해야 할중대상황 및분쟁상황에 대처하여 연방전역에 걸친

협력이 가능할 수있도록 함이다 (예: 대규모 시위, 대형행사, 성토 대회).

이를 위해Sachsen 주에는 2개의 기동경찰국, 기타 신연방주에는 각각 i개

의 기동경찰국이 신설되었다 .

l99l년부터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와 체결한 행정협정에 따라 신연방주 기

동경찰에게 지휘 및 출동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 다. 단위부대의 편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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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구축은 l996년 말까지 거의 완료될 것이다. 이 시점까지 연방정부는 약

lU 1,000만 D M 을 투자할 것이다
주

우수한 경찰이 필요로 하는 인력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

운 경찰조직의 고위직은 우선 구서독주의 인력으로 충원되었다. 또한 교육

훈련용 일자리의 마련과 각종 연수과정의 시행을 통하석 막대한 전문지원

이 뒤따랐다 .

연방형사경찰청 (Bundeskriminalamt)은 주(州)합동 형사경찰청의 구축, n

리고 합동 형사경찰청이 해체된 이후 신설된 주형사경찰청의 구축을 위해

인력과 조직면에서 막대한 지원을 했다. 지금까지 구축업무에 동참하기 위

하여 약 loo명의 연방형사경찰청 공무원이 신연방주로 갔다
주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는 신연방주 경찰이 구서독지역 수준에 도달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準

4. 신연방주어의 연방국경수비대 창설 및 편입

동.서독 통일 직전 드메지어 정부는 구서독의 모텔에 따라 국경수비조직

의 편성에 착수하 다. U 8,600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신설 국경수비대는

동독 내무부에 의해 주로 구 국경수비대원, 수송경찰과 소위 여권검사부대

를 포함한 경찰 인력, 세관행정기관 근무자로부터 신규 채용되었다
.

l99o년 lo월 3일 이 조직은 통일조약에 따라 연방국경수비대(BGs)의 일

부로서 연방국경수비대 東部支隊 (BGS-Ost)가 되었다 출

연방국경수비대 동부지대는 초기부터 국경수비임무 이외에 통일조약의

관계규정에 따라 철도경찰 임무, 항공교통 안전 대비 임무를 수행하 다
.

베를린에 대한 연합국의 유보권이 폐기됨과 동시에 연방국경수비대는 서베

를린내 공항의 통제 및 국경통과 교통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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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 국경수비대의 실제 인력 (U 7,000명)은 통일조약에 따라 연방국경

수비대로 편입되었다. 그 이후 연방국경수비대 동부지대가 필요로 했던 건

실화의 역점은 무엇보다도 인수인력의 재심올 비롯하여 직원의 교육훈련

및 재연수교육이 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원칙 또는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저

질렀거나 과거에 국가보위부를 위해 활동하 기 때문에 고용계약의 지속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고용관계를 종료시켰다 출

연방국경수비대 동부지대에 신규채용된 직원들은 방대한 교육훈련 및 재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이른과 전문실무지식을 습득하여 기존 연방지역

경찰공무원이 갖주고 있는 법치국가적 교육수준과 지식수준에 접근하게 되

었다. 직원들의 대부분은 그때 그때마다 연방공무원의 신분으로 입되었

다.

이미 초기부터 있었던 연방국경수비대 동부지대의 결원상태 (U 1,600명)

는 개인심사결과로 인하여 더욱 악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원상태는 신

연방주 출신 지원자를 신규채용 (l99l년 약 l,200U; 1992년 약 l,4oo명 )하

거나 연방국경수비대 서부지대 출신 경찰관의 파견 또는 전보를 통해 이미

괄목할 정도로 개선되었다. 아직도 미결상태인 결원은 신규채용자를 늘려

해결할 것이다準

인력안정대책에 병행하여 l99l년부터 l993년까지 연방국경수비대의 구조

를 변경시키거나 자재를 새로 구입하여 연방국경수비대 동부지대의 장비가

매우 개선되었다. l99l년부터 l995년까지 연방국경수비대 동부지대 구축을

위해 매년 2U 6,000만 DM이 예산에 책정되었으며, 그 핵심지출분야는 약

2억 D M 에 달하는 인사분야이다 수

l992년 l월 23일자 업무이양법과 함께 연방국경수비대가 구서독지역 철

도경찰임무와 항공치안임무 역시 인수하게 됨에 따라 연방국경수비대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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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은 l992년 4월 l일부터 재편되었다 .

연방국경수비대 중급기관으로서 연방국경수비임무 일체를 관장하는 5대

지역 국경수비대가 설림되었다. 동부 국경수비대 (베를린 소재)는 베를린 f

프랑크푸어트 오더, 피르나 국경수비대와 베를린 쳔도경찰청, 그리고 4대

기동국과 함께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작센주에 대한 법률이 정한 임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이에 비해 메클렌부르크 포폼먼 주는 북부 국경수비대
t

튀링엔과 작센 안할트 주는 중부 국경수비대의 관할 역에 각각 속해 있다
.

이러한 조치는 국경수비대의 지역적 관할 역이 의식적으로 과거의 내독국

경을 초월하여 확정되었음을 반 하는 것이다 (부록의 도표 Nr. 46 '연방

국경수비대 동부지대의 직제' U Nr. 47 '연방내무부 경찰국 기구표' 참

조).

인력의 혼합구성, 합동 기동투입 및 교육훈련, 관할 역의 재편 둥을 통

해 연방국경수비대 동부지대가 연방국경수비대에 더욱 긴 히 통합되고 있

다.

5 . 州헌법보호청의 설림 (연방 헌법보호청법

제2조 2항에 근거)

신연방주 헌법보호청은 법적, 조직적, 인력적으로 신설이 불가피했던 바,

기본법에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기구로서 그 법적 임무가 명시되어 있는 구

서독주 헌법보호청의 구조를 기준으로 구축되고 있다
.

헌법보호청은 연방주의 제도에 적합하게 구축되었다. 하나의 연방헌법보

호청과 l6개의 독자적인 주(州)헌법보호청이 있는데 주헌법보4청은 의회

및 기타 감독기관으로부터 상이하고 초당적인 감독을 받는다. 헌법보호청은

법치국가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할 의무가 있으나, 경찰로서의 집행권이 없

으며 산하에 경찰조직을 둘 수 없다 (이른 바 기관의 분리원칙). 그 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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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및 극좌 성향, 폭력사용 또는 이를 목표로 한 준비행위를 통해 독일의

대외적 이익에 위해를 초래하려는 시도, 외국에 대한 안보 내지 첩보 활동

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이다 를

모든 신연방주는 시의적절하게 주헌법보호청을 설립하 다. 주헌법보호청

의 모든 직원은 임용전에 심사를 받은 후 신규채용되었다. 국가보위부 출신

직원은 임용되지 않았다. 연방헌법보호청과 자매주 헌법보호청은 신연방주

헌법보호청의 설림을 위해 막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했다.

6. 면방위 및 재난보호체端의 구축

지난 날의 동.서대결이 사라진 후 안보정책의 전반적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민방위 임무 역시 새롭게 정의되었다 출

9o년대 중반까지 신연방주 민방위체제와 재난보호체계는 약 27,000명의

대원으로 구성될 96o개 전문봉사단으로 구축될 계획이다. 기술지원 분야에

서는 지금까지 47개의 지역 연함체가 설림되었다. 신연방주 출신 자원@사

박에 대한 교육 훈련은 작센 안할트 주립 중앙 소방재난방지 학교

(Magdeburg 부근 班eyrothsberge 소재)에서 실시되고 있다. 재난보호 및

항공조난구조를 위해 신연방주는 각각 민방위용 헬리콤터 l대를 운용하고

있다. 신연방주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방사능의 감시.감독을 위해 방사능 측

정 조기경보망에 연결되었다. 연방 자력방호단은 l993년 말부터 신연방주에

서도 자력방호 교육훈련에 착수할 것이다 .

Ix- 정치 교육

동독에서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교육' 이 핵심적 의의를 갖고 있었다 .

그 목표는 마르크스. 레y구치 확신하고 '노동라계급을 도하는 당'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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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충성하는 '사회주의적 인격'을 형성함이었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교육은 동독 공산당의 통치수단이었으며, 동독인들에

게는 평생동안 계속되는 체험이었다. 그것은 구동독 공산당, 대중조직, 대중

매체를 통한 교조주의화의 대상이었다. 그와 동시에 직업수행과정의 일부이

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고위직 진출은 비록 그 급수는 상이하다 하더라도

이데올로기적 신념과 적극성이 입증되어야만 가능하 기 때문이었다
출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은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특수 교육내

용 (국가시민학, 군사학) 임과 동시에 대중조직 활동 ('에언스트 델만' 선

봉조직, 자유독일청소년단, 체육. 기술회 )의 핵심사안으로서 일반화된 교육

원칙을 통해 정신적으로 강력한 향을 받았다
諒

구동독의 공산당 통치가 붕괴된 이후, 구동독지역 주민들이 자율성과 자

기 이니서티브에 입각한 다원주의적인 정치교육을 통해, 새로 얻은 자유민

주주의 가치질서에 정신적으로 적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가

장 중대하고 긴급한 과제 다. 연방정치교육본부를 위시하석 정치교육을 수

행하는 자를단체와 정당 산하 재단이 막대한 인력과 재원을 동원하여 적극

참여하면서 이 과제를 맡았다. 특히 동서독 지역 주민들이 서로 만나 상호

간의 불신과 선입견을 없애도록 하는 세미나가 훌름한 성과를 거두었다
拳

나아가 연방정치교육본부는 교사연수 분야에서도 활동했으며 5대 신연방

주 문화부와 긴 한 협의를 거친 후 새로운 교과과정을 작성하 다. 새로운

교육내용을 통해 동독의 멸망 이후 '국가시민학' 이 없어진 공백이 가급적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메꾸어지도록 하 다 .

정치교육활동은 신연방주에 주정치교육본부가 구축됨으로써 더욱 강화되

었다. 주정치교육본부는 초당적 기관으로서 출판물과 교육행사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 주정치교육본부는 거의 모든 신연방주에 걸쳐 설립되었는데

재정적, 인적 상태는 아직 미홉한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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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는 연방정치교육본부를 통해 행정지원을 하거나 물질적으로 지

원하면시 주정치교육본부의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출

x - 통계 행정 체계의 구축

동독의 통계체계는 오로지 중앙집권식 계획경제의 조중과 감시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변혁이 일어난 이후부터 시장경제적 요구조건에

알맞게 적웅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미 l99o년 3월 말, 연방통계청 베를

린 지청 내에 독일 통계실무단이 구성되어 연방통계 행정체계에 필적하는

통계행정체계가 구축되도록 하 다. 화폐.경제.사회통합에 관한 조약에 명

시된 기준에 따라우선적으로 노동시장, 가격, 생산, 매출, 대외무역, 소매상

둥의 분야에 걸친 평준화가 착수되었다 .

통일조약과 더불어 연방 통계 관련 법규 역시 동독지역에 적용됩에 따라

이 시점까지 중앙집권적으로 조직되었던 통계행정체계는 연방주의식으로

분류된 연방통계행정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통일조약에 따라 l992년 l2월

3l일까지의 한시적 과도기간 동안 동독통계청은 5대 신연방주를 위한 공동

통계청으로 계속 유지되었다, 신연방주의 주통계청은 구서독주 주통계청과

연방통계청의 지원을 통해 지체없이 구축될 수 있었기에 공동통계청은

l99l년 l2월 3l일 조기 해체되었다 할

통독 시점까지 동독 통계행정의 보고체계는 연방통계행정 보고체계와 달

랐기 때문에 가입지역에서 필요한 모든 통계조사를 완전히 수행할 수 없었

다. 그래서 l99l년 3월 26일자 통계평준화 규정 (Statistik-

anpassungsverordnung)을 통해 각종 통계조사활동이 잠정적으로 완전히

또 는 부분적으로 중단되었거나, 조사기간이 연기되었다. 신연방주의 경제발

전과 노동시장의 급속한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관측하기 위하여 서비스업

분야와 마이크로 센서스 q야에 걸쳐 노동시장과 관계되는 특징을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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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조사활동이 추가적으로 실시되었다 .

제조업과 대외무역과 같은 중요분야에 있어서는 연방통계행정에 알맞는

방법이 조기에 달성되었다. 현재 연방통계행정의 거의 모든 업무분야에 걸

쳐, 특히 경제.사회분야의 결정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필요한, 정확한 최신

정보자료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

나아가 연방통계청은 동독 통계청의 방대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일별한

후, 연방통계청의 결과치와 거의 비교될만한 통계자료를 선별 정리해 놓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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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통일의 형법적 측면

형사법 분야에 있어서의 법 통합은 l99o년의 정치상황의 발전에 발맞추

어 크게 2 단계로 나뉘어 이루어졌다. 먼저 l99o년 초 당시 구동독 형법의

내용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l- 舊동독 형법

l968년 7월 l일 새 개정 형법전이 발효되기 전까지 舊동독에서는 l87l년

에 발효된 독일 제국 형법이 유효했었다. 반면 서독에서는 이미 오래전 신

형법전이 발효되고 있었으나 중요한 규정들의 내용루성에 있어서는 역시

이 제국 형법전의 향하에 있었다. 때문에 l968년의 舊구독의 형법전 개

정은 이념과 내용에 있어서 서독 형법과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었

cl.

그 이후 몇번의 형법 개정과 보충 작업을 거친후 舊동독은 l987년 l2월

l8일의 제 4차 형법 개정법률에서 실무에서는 이미 관행화 되어있었던 사

형 제도의 폐지를 확정지었다. (처형에 대한 보고서. 부록 Nr. 48 참조).

舊동독의 형법은 사회주의적 국가,사회질서 확립과 계획경제 실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 때문에 이 형법전에는 자유 민주주의적 법치국

가 원천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의 규정들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사회주의적

형법의 임무는 범죄인을 개선, 교화하여 사회주의적 법치질서를 준수하도록

만드는데 있었다 출

형법적 책임을 실현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原狀回復의 原則( Das Prinzip

der Wiedergutmachung)이었다. 즉 s E D 정권 (舊동독 사회주의 통일당 치

하의 정치체제)과 그 집권자들에 대한 범죄인의 정치적, 윤리적 자세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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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교화하여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형법은 사회주의

적 국가,사회질서를 수호하며, 他생산활동자와 연대하여 노동자 계급의 힘

을 실현하고, 舊동독 사회주의 통일당(sED)의 강령에 포함된 "발전된 사회

주의적 사회"(Die entwickelte sozialistische Gsellschaft)의 조속한 실현에

기여함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삼았다 출

법원의 판결은 권력분림의 의미에서 독립된 것이 아니었고 정치적인 통

제하에 있었다.(비교. 법원의 임무. 부록 Nr. 49 참조). 舊동독 입법자들은

형벌을 새로운 사회질서와 이해관계를 수호하는 수단으로 이해하 다. 이에

따라 형벌은 범죄인의 사회주의 사회로의 재 편입을 돕는, 그리고 특히 사

회주의에 대한 반동혁명적인 범죄들을 진압하는 기능올 갖고 있었다 .

2. 피반 법적 상황의 발전

2.l 통일이전의 상찰

위에 언급한 舊동독 형법의 반법치국가적 구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의 脫이데올로기화, 脫정치화, 그리고 서구의 법치국가적 질서에 위배되

는 내용의 규정들을 삭제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져야 했다. 그리고 兩獨問의

화폐, 경제, 사회통합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 계획의 추진을 가로막는 형법

상의 규정들이 삭제되어져야 했다等

兩獨 위원단의 몇차례의 협상끝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방안이 마련

되어 화폐, 경제, 사회통합을 위한 조약에 명시되었다
.

兩獨간에 협상되어 위 조약에 명시된 구체적인 형사법 개정은 舊동독의

제 6차 형법개정법률안 (형법, 형사소송법, 질서위반법, 형등록법, 여권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에서 이루어졌다. l99o년 7월 i일 발효된 이 법은 위 조약

에 명시된 법개정뿐 아니라 舊동독 자체의 주관하에 이루어진 많은 개정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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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법은 舊동독 정치형법의 본질적인 변화를 피하 다. 즉 과거 동독에서

안보이념의 수호를 위해 만들어진 규정들이나 행정억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규정들을 삭제하는데 일차적인 주안점올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同법은 위의 양독간의 국가조약에 의해 동독측에 부과된 입법상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었다. 즉 법체계의 정치적, 이데올로

기적 장식, 예를들면 재산범죄와 소유권 보호에 대한 규정을 사회주의 소유

권에 대한 범죄행위와 사적 소유권에 대한 범죄행위로 구별하여 각각 다른

장에 규정한 것둥을 제거 하는것 이었다. 또한 형사 소송절차내에서 범죄인

의 개인적, 사회적 결함을 사법기관과의 연대하에 사회일반의 도움, 특히

범죄인의 사회주의적 총체적 환경의 도움을 빌어 제거하는 것을 입법 목적

상 가능케하는 형법 총칙상의 모든 규정들이 삭제 되었다. 이상의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l99o년 6월 29일의 제 6차 형법개정법률안은 그동안

정체되어 있었던 舊동독의 형법 발전에 획기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

다.그러나 통일조약의 발효와 함께 이 법은 사실상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차

2.2 통일조약 (Einigungsvertrag)

l99o년 7월 l일의 화폐, 경제, 사회통합 이후 원칙적 의미에서의 법통합

이 달성되었다. 그 이후에 있었던 양독 지역간의 협상에서는 특히 서독측의

모든 연방 형사법이 동독지역, 즉 새로운 州들에게도 확장, 적용되어 질지

의 여부가 집중 논의되었다 출

통일조약 제 8조에 의하면 이 조약의 발효와 동시에 서독의 연방법이 동

독 지역의 新州들에게도 확장 적용되어 효력을 갖도록 되어있다. 다만 연

방법의 적용범위가 특정주나 연방의 일부분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

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는 원칙적인 방향제시에 불과하고 보다 구체적인 문

제들에 대한 해답이 주어져야 했다. 즉 서독 연방법의 어떠한 규정들이 동

독지역의 新州들에게도 바로 적용될수 있는 것인지, 또한 예전 舊동독의 형

사법률들 중에서 어떠한 규정들이 범죄에 대한 형법상 대응에 구멍이 생기

는 것을 막기위해 당분간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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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결되어져야만 했다. 때문에 화폐, 경제, 사회통합에 관한 조약에 명시

된 기준에 따라 舊동독 법률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다시 이루어 졌다. 물

른 이번에는 법의 脫이데올로기화, 脫정치화의 문제만이 아니라 법이론상

그리고 법실제상의 여러 관점들이 고려 되어졌다. 이 심사에서 집중 검토된

규정들을 예로 들자면 낙태에 관한 규정, 보안감호처분(Sicherungs-

verwahrung)에 관한 규정, 그리고 형둥록법 (s틀afregisterrecht)상의 규정과

소년형법 (Jugendstrafrecht)상의 규정들을 들 수 있다
.

양독 지역간의 협상에 있어서의 분명한 목표는 물른 완전한 법의 통합이

띤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 그동안 상이한 방향으로 발전되어온 사회인식

의 차이 또는 현실적인 여건상 당장의 시행에 어려움이 따르는 규정들을

선별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도 협상단이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

제중의 하나 다. 서독측에서의 일반적인 여른도 서독의 모든 형사법 규정

들을 예외없이 일괄하여 동독 지역에 확장 적용하는데 대해 반대하는 입장

이었다. 특히 낙태죄와 동성간의 성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단순한 확장 적

웅에 대해 반대의견이 많았다. 또한 서독 형법 제 l천조 (해외 이민 사기)

와 제 236조 (피 유괴자의 동의에 의한 유괴) 규정도 현 시대 실정에 맞지

않고 형사처벌 통계에서도 거의 사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독지

역에 적용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
출

그러나 협상에서 원칙적으로는 서독 형법전의 대부분의 규정이 동독지역

의 新州들에게도 확장 적용되기로 의견이 모아겼다. 따라서 l99o년 lo월 3

일 부터 몇개 규정의 예외를 빼놓고는 서독의 형법전이 동독지역에도 발효

되고 있다. 서독형법의 일부 규정이 동독 지역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인해

개개의 사례에 대해 서로 상이한 규정이 존재하게 되고 . 전 연방 독일에

효력을 갖는 서독의 법규정과 일부 사례에 대해 아직 효력이 인정되는 기

존 동독의 법규정 - 이로인해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準據法)의

충돌이 생기는 경우는 지역간 형법의 원칙 (Grundsatz des Interlokalen

Strafrechts)에 따라 규율된다. 그리고 형법상 소급효 금지의 원칙과 그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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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유들 때문에 형법전 도입법 (Einfuhrungsgesetz)에 경과규정이 마련

되었다. 실무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t 즉 l99o년 lo월 3일 이전에 행하여 지

고 그 이후에 심판을 받는 사건에 있어서 행위시법과 재판시법중 어느법이

경한 법으로 적용될 것인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형법 제 2조 3항의 규정

에 의해 규율된다 출

양독지역에 서로 상이한 법 규정들이 존재하는 현실에 직면하여 협상단

은 가능한한 빠른 시일안에 완전한 법통합을 이루어야 겠다는데 의견의 일

치를 보았다. 통일조약에서는 일정한 시효를 가진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이

로인해 생길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사전 조치를 취하 다 출

2.3 통일이후의 피반 법적 상황의 발전

법통합에로의 길은 통일 조약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료되지 않았

다.

특히 낙태죄의 가벌성 여부에 대한 법통합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됐개

되었다. 그 이유는 兩獨지역의 법현실이 낙태죄의 형법적 규율을 놓고 각각

상이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었다. 서 베를린을 포함한 서독 지역

의 형법규정에 의하면 산모나 태아의 건강, 범죄로 인한 임신 또는 산모의

곤경상태와 관련된 의사의 지시 (독일 형법 제 2l8조. 소위 Indikations-

池sung)가 없는 경우 낙태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되는데 반하여, 동독지역

에서는 l972년 3월 9일에 공포된 낙태에 관한 법에 따라 l2주 내의 낙태는

의사의 지시가 없어도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 되었다 (소위

Fhstenlosung). 독일 연방정부(기민당, 기사당, 자민당)와 야당측(사회당, 녹

색당등), 각 州정부와 동,린독 여러 사회단체의 의견을 종합, 토론을 거친후

에 통일조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잠정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었다 출

일단은 동서독 지역에 기존의 상이한 규정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합의

를 보았다. 그러나 통일조약은 통일이후 독일의 입법자에게 l992년 l2월 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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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까지 종래의 경우보다 태아의 생명을 더잘보호하고 임산부가 처한갈
등상황을 법적인 여러장치(상담제도와 사회扶助등)들을 통해보다더 잘
해결해 줄 수있는법규정을 마련해야 하는과제를 부여했다

출

그러나 이러한 통일조약에 의해부과된 과..제가 얼마나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인가 하는것은, l992년 7월 25일 연방 하원에 낙태죄의 규출에 대한7
개의서로상이한 법안이 제출된 사실에 잘나타나고 있다. 이7개의 법안
에는, 일정한 기간안에는 낙태의 처벌올 무조건 배제하자는 모릴로 부터 거
기에의사와의 사전상담을 의무로 추가 하자는 모델, 그리고 지금까지의
규정보다 더 엄격한 형태의 의사의 지시를 규정한 모델둥 석러생각가능
한모텔들이 제시되있다

等

결국 연방하원은 오랜토른끝에 석당측의 자민당과 야당측의 사회당,녹
색당둥이 의견을 조정하여 제출한 소위 ,,그룹 제출안"(Gruppenantrag)을
통과시켰다. 여당측의 기민당과 기사당은 이법안에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
다. 이 그룹 제출안의 정식명칭은 -태아의 생명보호와 어린이 우호적인

사회의 촉진, 임산부에의 도움제공, 그리고 낙태를 규출하기 위한법. (임
산부와 가정擴驗법, Schwangeren- und Familienhilfe-gesetz) o)cj-. 이 문
제를농고여당내, 심지어 한정당내에서도 서로 상이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사회모든주요단체들이 o) 문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표명하여 격심한
여른 분열상황이 전개되었다準 그러나 이법률의 통과로 오래동안 지속되었
던 낙태에 관한논쟁은 일단마무리 지어졌다.

撚産婦와 家庭 法助法은 임산부에 대한다양한 부조책, 의사와의 상담기
회,그리고 2l세 까지의 여성에 대해의사가 처방한 피임수단에 대한 공공
의료 보험기관의 경제적 원流등을 규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同법은 박태에 관해, 임산부가 본인이 처한갈등상황의 해결을 위해 먼저
의사와 상담을 하고3일간의 숙고 기간을 가진후 l2주 내의기간안에 의사
에 의해 낙태를 시키는 경우는 형법상 不可諦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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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l992년 8월 4일 연방 법률공보에 공시되었다. 그러나 同법이 규

정한 l2주내 상담조건부 낙태허용안에 대하여 바이에른 州정부와 249명의

연방 하원의원들이 제출한 위헌심사 가처분 사건에서 연방헌법 재활소는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당초 l992년 8월 5일로 예정 되었던 동

법률의 시행을 저지하 다 출

l993년 5월 28일의 판결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헌법에 의해 명시된

낙태의 원칙적인 금지와 회태의 의무 (Pflicht zum Austragen des Kindes)

를 재확인, 강조했다. 그리고 또한 둥 재판소는 임산부와 가족 扶助법에 규

정된 낙태에 관한 형법적인 조항 일부를 무효라고 선언하 다. 그러나 동법

이 규율하고 있는 妃주내 상담 조건부 낙태허용을 헌법에 보장된 원칙적인

낙태금지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한 합헌적인 것으로 판시하 다. 또한 동 재

판소는 적법성이 확정되지 않은 낙태수술에 대해 공공 의료보험 기관이 경

제적인 원조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 이러한 낙태 수술에 대해 임산

부의 의료보험 기관에 대한 경제적인 보조 청구권올 부인하 다. 다만 경제

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임산부가 형이 면제되는 낙태, 즉 l2주내 상담조건

부 낙태를 시도하는 경우 이에 대해 국가가 경제적인 도움(Sozialhilfe)을

제공.하는 것이나 고용주 측에서 임금을 계속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

해석상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 동 재판소는 입법자로 하여

금 특정한 경우 태아의 생명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 다 .

또한 위의 재판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임산부와 가정 扶助법에 규정된

낙태에 관한 새로운 형법적 규정들중 헌법위반으로 인해 무효로 선언된 규

정들을 제외하고는 l993년 6월 l6일 부터 전 독일에 발효, 시행된다고 판시

하 다. 그리고 동시에 이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었다(연방헌법재판소법 제

35조에 따른 집행명령).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연령 상한선의 문제에 있어서도 통일조약은 동

서독 지역에 대한 통일된 형법적 규율을 제시하지 않고있다. 현행 형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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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75조 (l8세 미만인 남성에 대한 성행위 처벌 규정)와 제 撚2조 (l6세 미

만인 소녀의 성적행위로의 유혹에 대한 처벌규정)는 연방정부에 의해 l992

년 l2월 27일 통과되고 l993년 4월 23일 처음으로 연방 하원의 토른에 부

쳐진 형법개정법률안에 의해 개정될 예정이다. 특히 현행 l75조는 성 중림

적이고 통일적인 청소년 보호규정 (Jugendschutzvorschrift)에 의해 대치될

예정이다. 이러한 개정법률이 마련되면 청소년들을 성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동서독 지역에 통일된 형법 규정이 발효될 것이다 .

II. 舊동독 불법행위의 형법적 청산과 통일관련 범죄

과거 舊동독에서 국가에 의해 조직되고 저질러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자들의 법적 처리문제를 놓고 독일은 지난 4o년 동안의 국가 불법행위를

법적인 수단으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이 문제들

의 법적 처리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서독의 형법체계가 주로 개인의 법질

서에 대한 침해를 규출하도록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舊동독측의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 적지않은 경우 여러층의 정부기관이 관련된 불법행위를 규

율하기에는 적당치 않다는 것이다 .

입법자는 통일조약 작성시에도 s E D 정권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인 청

산시 생길수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역시 피할수가 없었다. 舊동독 정부

에 의한 불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새로운 형법을 만들경우 이는 최고법인

헌법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 그 이유는 기본법 제 lo3조 2항에 규정된 형

법의 소급효(遡及效) 금지원칙에 따라 행위당시의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행위 만이 형사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통일조약은 형법전

도입법 (EGStGB) 제 3l5조 l항과 서독 형법 제 2조 l항에 따라 원칙적으

로 행위당시 동독에서 유효하던 법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다. 그리고 崙핀는약에 의해 전 독일에 확장, 적용되는 연방의 법

이 개개의 사례에 인어서 예전 동독의 법보다 가벼운 처벌을 보장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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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서독형법제2조3항에 따라연방법이 행위지 법에우선하여 적용

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형법전 도입법 제3l5조 4항의 규정에 의해, 연방의 법이소위특
별한 법률적용의 원칙에 따라이미l99o년 lo월 3일이전에도 동독지역에
서 행하석진 불법행위에 대해적용될수 있는경우에는 통일조약의 기초가
된 행위지 법 우선의 원칙과 상관없이 연방법이 우선적용될 수있다. (U1

해당하는 예를들자면t 서독형법제234a조에 규정된 독일인에 대한 납치T

제24la조에 규정된 독일인에 대한정치적 모략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국

외에서 행하여 졌다할지라도 서독형법제5조Nr.6의 규정에 따라 서독

형법이 행위지 법에우선하여 적용되어 질수 있다.

舊동독의 법률이 적용될 수있는경우에도? 범죄인은 물를상위법에 위배
되는 구동독법 의 치용규정들을 근거로 자기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없
는데, 그이유는 그같은 규정들은 모든문화민족에 있어공통적 인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 에 관한법적확신을 무시하고 법의불가침한 핵심역올 침
해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행위는 舊동독 법에서의 히용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행위로 남는다

출

연방대법원(BGH)은 경계선 총격사건에 대한i992년 iia 3일의 판결에

서 예전 나리 정권에 의한불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사용되었던 이러한
기본원척들이 구동득에 의한불법행위의 법적청산을 위해서도 여전히 유효

함을확인했다. 그리고 오늘날은 또한국제인권협약들이 세계 법공동체의

확신에 비추어 어느 경우에 국가에 의한 인간권리의 침해가 있었는가z
문제에 대해 판단기준을 제시해 줄수있음을 언급하 다.(1992년 li@ 3일
연방 대법원 찰결. 부록Nr. 5o 참조).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
여동독국경수비대 병사들에 의한출격사건에 대해판결을 내리고 있다.

즉同법원은 비무장인체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하지 않는방법으로 국

경을 넘어가는 피난민을, 불법월경시 무기사웅을 히용하는 舊동독 국경선
법 제 27조 2항에 기초해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저격하여 살해한 병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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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정당화 될수 없는 불법이라는 결른을 내했다 출

지난 4o년 동안 s E D 정권下에서 저질러진 불법행위중 정치적인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범죄들에 대해서는 이 기간동안 과연 시효가 진행

내지는 경과 되었다고 보아야 할지의 문제가 생긴다 會

일반적인 견해는 현행법의 해석상 이 기간동안 시효가 진행되지 않은 것

으 로 보고있다. 즉 舊동독의 형법에 비추어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정치적인

이유 또는 법치국가 원칙에 反하는 이유들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불법행위들에 대해서는 지난 4o년의 s E D 정친 기간동안 시효가 정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舊동독의 법률에도 서독 형법 제 78b조에

해당하는 조항, 즉 법률상 訴追가 開始될 수 없거나 績行될 수 없는 경우에

는 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한 조항이 있었다 .

나찌시대에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치지도자의 意思가 특정한 불

법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정지시킬 수 있는 법적인 힘을 가졌던 것처럼 .

舊동독 정치체제下에서 행하여진 특정한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소추에 있어

서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실적인 방해요소들이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행위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국가나 당 지도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법률상 형사처벌이 되지 않칸던 것이다. 국가나 당 지도부

의 의사가 구동독의 사법 기관에 막강한 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사실

은 구동독 최고 재판소의 방향들 (Die Orientierung des Obersten Gehchts

der DDR)이라는 강령이 잘 증명해 준다.(구동독 최고 재판소에 대한 정보출

부록 Nr. 5l 참조). 이에 의하면 제 ll차 사회주의 통일당 당대회에서의 결

의사항이 법원의 활동과 재판에 대한 구속력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

다.

그러나 과거 동독에서 위에 언급된 특정한 불법 행위들중의 일부이 대한

재판이 시효만료라는 이유로 검찰이나 법원에 의해 정지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독일 연방 의회는 l993년 l월 2l일 "sED 정권하의 불법행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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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효 정지에 관한 법 (Das Gesetz uber das Ruhen der Verj린 r u n g

bei S E D - Unrechtstaten)을 통과시켰다 .

同법의 제 l조는, 과거 s E D 정권하에 행하여진 불법행위들중 국가 또는

당 지도부의 명백한 또는 추정적인 의사에 따라 정치적인 이유 내지는 자

유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에 배치되는 이유들을 근거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

았던 행위들에 대해서는 l949년 lo월 ll일 부터 l99o년 犯월 2일 까지 시

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同법의 제 2조는, 舊동독의 형법

에 의해 l99o년 lo월 3일 까지 아직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행위들중

통일 이전에도 서독의 형법이 적용될수 있는 불법행위들에 대해서는 형사

소추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

그리고 새로이 l993년 9월 27일에 발효된 "형법 시효연장에 관한 법
' '

(Das Gesetz zur Verlangerung s淸a凉echtlicher Verjahrungsfristen. 연방

법률공보 제 l권)은 l992년 l2월 3i일 까지 동독지역에서 행하석진 범죄들

중 형벌의 상한이 자유형 l년에서 5년까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빨라도 l 9 9 7

년이 경과해야 시효가 완료되는 것으로, 그리고 형벌의 상한이 자유형 l년

또는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는 빨라도 l995년이 경과해야 시효가

완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의해 이러한 시효연장 조치가 취해

지게 된 이유는 동독지역의 법원과 검찰이 통일이후 처리해야 할 사건의

즉주로 인해 아직 이러한 범죄행위들을 모두 형사처벌할 여유가 없기 때문

이다. 또한 sE D 정권하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그 범죄

행위들이 단지 시효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에서 면제 된다면

사법 당국의 처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

l. 정권적 범죄린위

s E D 정권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各州의 형사소추 기관과 법원

이 맡고 있다. 行爲地 원칙에 따라 이 사건의 대부분은 베를린주의 사법기

관과 법원의 관할하에 있고, 소위 지역범죄 (Bezirkskhminali短t)는 동독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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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新設州틀의 사법기관과 법원에서 맡아 처리하고 있다. 그외 s E D 정권

의 집권자들에 대한 수사와 소추는 연방 대법원 소재의 연방 대검찰청에서

담당하고 있다출

베를린주에는 고등법원 소재의 고둥검찰청에 "구동독 정부에 의한 범죄

행위 특별수사부"(Arbeitsgruppe Regierungsknminali拔t)가 구성되어 활동

하고 있다. 그러나 베를린주 혼자 이 사건의 전부를 담당하기에 벅차 연방

정부와 서독 지역의 州정부들에서 인적, 물적 지원을 하고 있다: 각주 법무

장관 회의의 결의에 따라 주정부는 약 6o명의 검사 또는 고급 수사인력 n

리고 그에 따르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lo명의 수사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사법경찰 분야에서도 위의 선레를 따라 행정공조협정이 체

결 되었다. 이에따라 " s E D 정권하의 구동독 정부 구성원에 대한 형사소추

와 통일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한 경찰 수

사본부"(ZERV)가 설치되었다출

이 수사국은 연방과 서독 지역의 各州로부터 총 2lo명 (이중 연방측으로

부터 4o명)의 수사인력을 지원 받았다. 그리고 수사국 총 비용의 25%를 연

방에서 지원하고 있다 .

베를린주에서는 "구동독 정부에 의한 범죄행위 특별 수사부"의 활동을

돕기위해 여러채의 건물에 대한 무상 사용권을 주었으며, 경찰 중앙 수사본

부(ZERV)를 위해서는 연방정부에서 사무실과 주거용 건물을 제공하 다
주

베를린주에는 현재 약 l,7oo개의 해당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중 약 l,25o

개의 재판은 兩獨間 국경선에서 국경수비대 병사들의 총격에 의한 피난민

들의 死亡, 傷害등에 관련된 재판이다. 그리고 또한 舊동독 법관, 검사들에

의한 法律歪曲에 대한 재판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수

또한 동독지역의 新設州들에는 소위 지역범죄 (Bezirkskriminali諒t)의 법적

청산을 위해 중점검찰청 (Schwe禪unktstaatsanwaltschaften) 이 구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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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한 전문위원회에서 구동독 정부의 범죄행위 특별수사부와 중점

검찰청의 유기적인 업무공조를 기획, 관리하고 있다燎

2- 국가보위부요원들어 대한 형사처벌

舊동독의 불법행위 청산시 특히 國家保衛部(이른바 財슈타지") 요원들에

대한 문제가 큰 주목을 끌고 있다. 同 기관 요원들의 각각의 과거 임무와

활동에 따라 간첩죄 또는 일반적인 형법상의 범죄가 형사처벌의 고려 대상

이 되고 있다 燎

서독에 대해 간첩행위를 자행한 국가공안부의 주요직 요원들이나 비공식

요원들(Inoffizielle Angehorigen)에 대해서는 형법 제 94조에서 제 looa조

사이에 규정된 背叛罪(Landesverrat)와 국가안보를 위태륨게한 죄

(Gefahrdung der auBeren Sicherheit)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출

연방법원이나 다수의 yl.l고둥법원 그리고 연방 검찰청은 이들에 대해 배

반죄의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국제법상 또는 헌법상의 아무런 하자(瑕疵)

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도 베를린 州고둥법원의 신

청에 의해 前 국가공안부 대외 정찰총국(Hauptverwal切ng Au撚施mng) 책

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헌법상 가능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연방 헌팀재판

소에 대해 법무성에서 제출한 의견서에서 같은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漆 U L

이유로는 통일전 이미 서독 형법에 의해 가벌성이 성립된 범죄에 대해 통

일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그 가벌성을 배제시켜 주거나 형사소추에 방해

요소로 작용할 아무런 법적 근거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출

오히려 통일로 인해 이러한 범죄자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실제적인 형사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뒤셀도르프 소재 노르드라인.웨스트팔렌 州고둥

법원은 前 국가보위부 대외정찰총국 책임자 던 마루스 볼프(Markus

wolf)에 대한 州고등검찰청의 諒提起를 인정, 그에 대한 정식 형사재판이

열리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으로 同법원은 베를린 州고등법원의 회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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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따르지 않고 연방 법원과 다른 f.l1고둥법원의 다수설의 입장에 합류

하 다. l992년에 이 사건들에 대한 주무기관인 연방 대검찰청에 의해 전

국가보위부 요원들과 그 동조자들에 대해 총 l,7硝개의 수사가 개시 되었

다.

그 이외에는 형법상의 일반적인 범죄들이 형사처벌의 고려 대상으로 들

어온다. 특히 지난 4o년 동안 희생자들을 억압, 핍박하고 심지어 그들중 일

부를 죽음에 까지 이르게 한 국가보위부의 만횡과 관련된 요원들의 불법

행위들이 형법에 따라 평가되고 그에 대한 사법상의 대응조치가 마련 되어

져야 할 것이다
출

국가보위부의 犯法行爲에 대한 형법상의 평가와 그에 대웅한 처벌은 행

위지의 원칙에 따라 베를린州와 신설주들의 사법소추, 형사소추기관이 맡아

담당하고 있다출

3 . 통일관련 범죄

통일과 관련하여 국가에 총 수십억 마르크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 많은

수의 경제범죄들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들중 대부분은 詐欺罪와 背任罪의

부류에 속하는 범죄들이었다
.

일예로 예전 동구 경제협력 기구 던 COMECON에 속하 던 나라들간의

무역거래시 대금결제 수단이었던 이전 루블貨(Transferabler Rubel)를 독일

마르조화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교환기준을 사용함으로써 거액의 부

정이 저질러 졌다.

그러나 예전 COM EC ON에 속하 던 국가들에 대한 동독측의 대외경제

신용을 보호하고 이왕에 이 나라들에 개척된 동독측 기업의 중요한 판매시

장을 계속 확보하기 위하여 l99o년 말까지는 이전 루블화를 통한 決濟制度

(Das Transferrubel Verechnungssystem)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되었다
.

(비교. 이 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서 제 5U VI.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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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決濟制度는 특히 兩獨間에 화폐통합조약이 발효될 당시 많이 악용되

어 형법상의 불법행위가 양산되었다. 그러나 통화수단인 루블화의 화폐가치

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撚換에 대한 감독을 목적으로 설립된 감독청

(Prtifgruppe Transferrubel)의 활동으로 많은 수의 부정한 태환이 저지되었

다. 그리고 발각된 부정행위는 사법당국에 고발되었으며 그에 대한 재판들

이 아직 진행중이다 .

l99o년 7월 l일 서독의 마르크화가 동독지역에 도입될 때에도 화폐교환

과 관련하여 많은 부정이 저질러 졌다. 역시 이경우에도 "화폐교환 감독청
雌를

(Prufbehorde Wahrungsumstellung)에 의해 많은 수의 악용사례가 적발되

었으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되었다, l993년 6월 3o일 현재 화폐교환 사기

와 관련하여 계류중인 재판은 최소한 25o건에 이르고 있다
.

통일과 관련된 또 다른 범죄유형으로는 신탁청 그리고 舊동독의 정당과

대중단체 (Massenorganisation)에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 배임행위 (背任行

爲)를 들 수 있다 會

신탁청의 재산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 배임행위에 대한 예로는, 관리대상

에 들어있는 기업의 재산을 뒤로 때돌리는 행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배임

행위들은 특히 신탁청내에 설치된 특별업무 담당참모진(Stabstelle

Besondere Aufgaben im Direktorat Recht)의 감독 활동에 의해 적발되었으

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되었다
.

舊동독의 정당과 대중단체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 배임행위로는, 舊동독

인민군 (NvA)의 군수장비를 낭비함으로써 국고에 손실을 입힌 행위나 舊

동독에 서의 정치적인 변화이후 "상업적 조정 (Kommerzielle

Koordiniei-ung)이라는 계획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범죄등을 들

수 있다. 사법당국은 복잡하게 읽힌 위 계획의 구조를 파헤쳐 조사한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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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에 있는 유령회사들의 실체를 확인하고 외국은행에 있는 비 계좌들

을 추적해 낼 수 있었으며 그 이면에 숨어있는 형법상의 범죄행위들을 적

발해 낼 수 있었다 .

舊동독 정부에 의한 범죄행위 그리고 통일과 관련하여 발생한 범죄행위

에 대한 수사와 형사처벌은 주로 베를린주와 동독지역 신연방주의 사법기

관에서 맡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제가 갖는 중요성 때문에 서독지

역의 州들은 인력을 통한 지원을 하고 있다.

iii. 復權을 통한 獨逸社會主義統」m(SE D)의

불법행위 청산

s E D 정권하에서 정치적인 핍박을 받은 자들에 대한 복권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舊동독 불법행위의 수정 (修正 Revision)올

통해 현시점에서 잘못된 舊동독의 과거를 바로 잡고 또한 통일독일의 내

적인 화해와 단결? 크게 기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조약 제 l7조에는

통일독일에게 예전 동독에서 정치적인 형사처벌의 희생자 거나 또는 법치

국가의 원칙과 헌법에 反하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즉시 복권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다. 연방

하원의 독일통일 위원회 (Der AusschuB Deutsche Einheit)는 l99o년 9월

l9일에 낸 보고서에서 법치국가의 원칙에 反하는 정치적인 핍박의 희생자

가 있었던 다른 사례들의 경우에도 복권을 위한 법적인 근거의 문제가 검

토되어 져야 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연방 정부도 내적 통일의 확림을 위해

희생자들의 복권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다 .

위의 희생자들은 지난 4o년 동안 공산주의 불법국가에서 형사법적 핍박

뿐 아니라 행정적, 직업적인 면에서도 국가의 횡포를 감수해야만 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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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불법적인 국가조치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는 도덕적인 명예회복

과 아울러 현실적인 손실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출

연방 하원은 l992년 6월 l7일에 의결된 "공산 폭력정권下의 희생자들에

대한 名譽회복선언"(Ehrenerklarung fur die Opfer der kommunistischen

Gewaltherrschaft)에서 공산 폭력정부의 불법행위에 회생당한 회생자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에 겅의를 표하고, 그들의 개인적인 회생이 4o년간의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조국 통일을 이루는데 기여했음을 인정하 다.(비교. 명

예인정서, 부록 Nr, 52 참조).

원상회복 되어야 할 불법행위는 크게 다음의 두가지로 분류된다
幣

- 비 물질적인 손실, 즉 생명, 건강, 자유, 개인적인 삶의 역, 직업

그리고 가정에 대한 국가의 정치적인 動機에서의 침해로 인한 손실
f

물질적인 손실, 즉 정치적인 핍박이나 형사처벌 또는 다른 형태의

불법적인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통해 입은 재산상의 손실 .

헌법에 명시된 사회적 국가 원칙 (Sozialstaatsprinzip)이 이러한 손실에

대한 국가의 원상회복 조치에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때에 특

히 평둥의 원칙 (Gleichheitsgrundsatz)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원상회복 (Wiedergutmachung)은 민법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미에서의

손해배상 (Schadenersatz)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입은 손실

에 대한 사회적 동기에 의한 보상 (Ausgleich)올 의미하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적, 법적 관점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서로 상이한 여러형태의 손실에

대해 공평한 원상회복 (Ausgewogenheit bei den Wiedergutmachungs-

leistungen)이 이루어 질 것이 요구된다 .

원상회복 조치시 주의해야 할점은 일부 특정한 손실의 보상에 우선권이

주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상회복 조치가 단지 물질적인 손

실의 보상에 집중되고 비물질적인 손실 - 생명, 건강, 직업등 - 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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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이 둥한시 되는 위험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원상회복 조치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때 헌법상의 평등의 원천이 입법의 기준으로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져야 한다. 또한 전체 원상회찰 조치에 있어서의 공평

성(Ausgewogenheit)이 국민들이 국가의 조치를 정치적으로 납득하고 수용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된다. 피해자들이 입은 손실에 대한 loo% 완전한

손해배상은 이루어 질 수 없기 매문에 많은 당사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국가의 원상회복 조치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원상회

복 조치에 있어서의 이러한 구조적인 결함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자는 원상회복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기준을 마련할때 특히 이 공평성

의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느 누구도 국가의 원상회복 조치에서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인상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출

구소련 점령군의 자의적이고 부당한 조치와 소련군 군사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한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이 적지않았다. 그러나 국제법상의 ..이유

들 때문에 독일측이 이러한 조치나 판결에 대해 사후 심사와 시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되어 있었다. 때문에 l992년 l2월 l6일의 독일 수상 릴

무트 콜과 러시아 공화국 대통령 보리스 옐친 (Bohs N . Jelzin)의 구소련

점령군에 의한 무고한 피해자들의 복권에 대한 공동성명은 피해 당사자들

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공동성명 전문. 부록 Nr. 53 참조). 이

공동성명서에는 부당하게 판결을 받은 사람들과 무고하게 핍박을 받은 사

람들은 도덕적으로 이미 복권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러시아측은 복권

을 위한 개별적인 신청안들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약속하 다. 독일 연방

정부는 그 사이에 구소련 점령군의 조치들을 취소하기 위한 수많은 신청안

을 이미 해당 러시아 관청에 제출하 다
.

l. 형법상의 복권

사법기관은 s E D 정권하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형사소추처분의 희생자

들에게 원상회복 조치를 취함으로씨 독일 과거유산의 漆政策的 청산에 기

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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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 D 정권의 과거불법을 청산함에 있어서 단지 그 불법행위자들의 책임

을 묻는 것 만으로 끝나서는 않된다. 그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들의 복권

문제가 반드시 함께 다루어 져야 한다. 특히 정치적인 형사처벌에 의해 오

랫동안 자유를 박탈당하 던 사람들에게는 조속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

다. 또한 장기간의 자유 박탈과 감금은 이들의 건강을 害한 경우가 적지 않

으므로 이들에 대한 국가측의 보호와 생활에 대한 배려가 요망된다
출

l.l 통일이전의 상황

법치국가에 있어서의 형사처벌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국가측의 恣意的

인 침해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사법부에 의한 엄격한 형식의 재판의 형

태로만 이루어 지는데 반하여, 舊동독에서는 司法이 국가와 정당의 지배하

에 놓여 있었다. 특히 스탈린주의가 강하게 지배하 던 s E D 정권 초창기

시절에 형법이 사상적인 이견자(異見者)들에 대한 정치적인 핍박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한 예로 발트하이머 재판 (Waldheimer Verfahren)에

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 재판에서는 정당 고위간부의 감독과 지도下에 특

별법원의 즉결심판에 의해서 重懲役刑 (Zuchthausstrafe) 내지는 死刑까지

의 重刑이 선고되었다. 이 재판에 관여한 법관과 겅사들은 사전에 이미 당

노선에 충실한 사람들 중에서 선발되었다 .

중요한 형사재판에 대해서는 그 재판의 진행과 찰결이 이미 당 지도부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었다. 예를 들면 한 재판에서 발터 울리히 (Walter

Ulhch)라는 법관이 개인적인 견해에 의한 무기형 대신 사전에 결정된 사

형을 언도한 사실이 밝혀졌다 .

나아가 정치적인 의견의 표명 때문에 잔흑한 형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

었다. 예를 들면 l9弱년 6월 l7일에 있었던 한 데모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5

년의 중징역형이 선고되었다; l968년 8월의 소련군의 체코 프라하 진주에

대해 항의를 하 다는 이유로 2년 반의 가벼운 징역형이 선고 되었다; l98o

년 l월 당 지도부에서 내려진 무단 국경월경자에 대한 총살명령에 대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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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에게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하 다는 이유로 l8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

다. l989년 lo월 " 라스노스트, 장벽 철폐, 자유선거 도입"이라는 구호를

내 걸었다는 이유로 6월간의 자유박탈형이 선고되었다 率

국가형벌이 국가의 사회,정치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권력층의 이해관계에

장애가 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다른 모든 사회와

마찬가지로 sED 정권하의 사회에서도 형법상 본래의 의미에서의 범죄인

들 (knminelle Straf指ter)이 있었다. 그들의 범죄행위로 부터 중요한 法益

(Rechtsgute피과 사회의 평온한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非

범치국가적인 시스템의 사회에서도 이러한 불법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국가

형벌권의 행사에서 때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통일조약 제 l8조는 藝동독 법원에 의한 판

결들이 통일후에도 원칙적으로 계속 판결로서의 효력올 가짐을 인정하 다
출

그러나 통일조약 제l7조는 통일독일 입법자에게, 정치적인 형사.처벌의 회

생자 거나 또는 법치국가 원칙과 헌법에 반하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피해

를 입은 자들에게 복권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命하고 있다
.

이미蓄동독에는 정치적인 변혁 이후부터 l99o년 lo월 통일전까지의 시

7l9I 자체적으로 과거의 불법을 개선하기 위한노력이 있었다. 우선 확정된

형사판결을 취소시킬 수 있는 재판파기제도 (裁判破棄制度 Die Kassation)

가활성? 되었다. 그리고 통일조약에 의해 蓄동독 형사소송법상의 파기규

정은 계속 유효한 것 - 다만 수정된 형태로 . 으로 인정되었다. 통일조약

이서명된지 며칠후인 l99o년 9월 6일舊동독 인민의회 (Volkskammer)는

만장일치로 復權法(Rehabilitierunsgesetz 營복권법임,이하에서는 舊복권법

으 로 표기)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서독측과의 협상을 통해 이 법의 효력을

계속 확보하기로 결의 하 다. 동특측은 이 법의 제정을 통해 과거의 불법

을 광범위하게 청산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코자 시도하 다. 때문에

이 법은 형사법적 복권뿐 아니라 직업적, 행정법적 복귄에 관한 규정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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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고 있다 .

이 舊복권법은 l99o년 9월 l8일 효력을 발생하 다. 그리고 이날 동?서독

간에 통일이후 어느정도의 범위에서 이 법이 계속 유효할 것이지에 대한

추가협정이 맺어졌다. 이 협상에서 양측은 시간의 촉박으로 인해 단지 舊

복권법의 규정중 형사법적 복권에 관한 규정과 행정법적 복권에 관한 규정

들 중에서 정신병원 강제 수용자들에 대한 복권규정을 통일 이후에도 계속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출

그러나 舊복권법은 체계상 많은 결함과 불명확성 그리고 불합리한 점들

을 포함하고 있다. 그중 중요한 두가지 만을 예로 든다면, 舊복권법에 파기

제도가 홉수, 조화되지 아니하고 서로 상이한 선고기관과 재판절차를 가진

파기제도와 복권제도가 서로 병렬적으로 존재하게 되어있었다. 그리고 同

법의 被복권자들에 대한 보상규정이 단지 拘禁者 支援法

(Haftlingshilfegesetz)에 규정된 보상규정을 원용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적인

회생자들의 피해 복권에 너무 미약하다는 것이었다 출

그 이외에 l99o년 lo월 3일 부터 동독지역에도 拘禁者支援法 (H駱G)이

직접 적용되어, 舊동독 사법기관의 불법에 의한 회생자들은 그들의 억울한

자유박탈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하석 3가지의 서로 상이한 법적 구제

수단을 갖게 되었다. 피해자 지원법에 의한 소송은 행정소송으로서 확정된

재판을 취소하는 결과를 가져 올수는 없지만 동법 제 lo조 4항에 기초한

증명서로 피해자의 구속이 정치적이고 불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통일조약에 의해, 과거 정치적인 탄압으로

억울하게 수감되었던 자들에 대한 보상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過去政治的

拘禁者後援財團 (Stiftung fiir ehemalige politische Haftlinge)이 설치되었

cl.

구소련 점령군의 군사재판에 의해 무고하게 수감되었던 자들의 보상에

대해서는 국제법상의 이유로 인해 독일 법원에 의한 재판파기나 복권이 고

. /J3 -



제4장 형법, 구동독 불법문제의 청산

려되어 질 수 없다. 때문에 이들은 拘禁者 支援法에 따라 구금자 지원담당

관청에 지원을 청구하는 수 밖에 없었다 .

피해자 보상에 대한 이상의 불만족스러운 제반 법적상황은 l992년 ll월

4일 발효된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의 不法 淸算을 爲한 第l次法律案" (Das

Erste Gesetz zur Bereinigung von SED-Unrecht)을 통해 제거 되었다. 이

법률의 핵심 내용들은 제 l조 법치국가의 원칙에 반하는 舊동독 형사소추

처분의 회생자들에 대한 복권과 피해보상에 대한 법, 약칭하여 刑事復權法

(Das Strafrechtliche Rehabilitierungsgesetz, StrRehaG)의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l-2 형사복권법의 주요내용

同法의 재판절차에 관한 규정들중 중요한 규정들을 예로 든다면 다음과

같다.

복권의 대상이 되는 판결은 l945년 5월 8일 부터 l99o년 lo월 2일 까

지 동독지역에서 독일법원에 의해 내려진 모든 형사판결들이다. 이 형

사판결들이 자유법치주의적 질서의 기본 원칙에 反하는 한 신청에 의

해 불법적인 것으로 선고되고 동판결은 취소된다. 또한 형둥록부에의

기록도 삭제된다. 그것으로 당사자의 전과기록이 말소되며 그의 명예

가 회복된다. 특히 舊동독 법원에 의한 형사판결이 정치적인 핍박을

위한 것이었거나 찰결시 언도된 형이 행위에 비해 너무 과중한 것이었

을때는 복권신청을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된다 會

재판에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형사복권법은 舊동독 형법상의 범

죄구성요건 (犯罪構成要件)중에서 보통 정치적인 림박을 위해 적용되

었던 규정들에 대한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즉 반역적인 정보의 移轉

반국가적인 인신매매, 노동쟁의의 선동, 반국가적인 선동행위, 불법적

인 외국과의 접촉, 국외탈출, 병역의무의 회피 내지는 거부, 배반죄
.

서방측을 위한 간첩행위 등
.

l95o년의 발드하이머 사건에 대한 판결은 강제적으로 취소된다
.

과거 동독에서 불법적으로 정신병원 시설에 수용되었던 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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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과 보상도 이법의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출

계류중인 재판의 신속한 진행과 처리를 위하여 재판절차에 관한 새로

운규정들이 마련되 었다.

同 법의 보상규정에 관한 중요한 규정들을 예로 든다면 다음과 같다출

- 법치국가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자유박탈에 대한 보상으로는 l달올

단위로 3oo 마르크씩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l989년 ll월 9일 까지 동

독지역에 거주하던 해당 피해자들은 구속에 관련된 계속적인 불이익으

로 인해 구속되어 있었던 기간의 매월당 55o 마르크씩의 보상금이 지

급된다.

파기된 벌금형 판결에 의해 이미 지불되었던 벌금, 소송비용, 그리고

그외 당사자가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둥은 구동독 마르크와 서

독 마르크를 2:l의 비출로 환산하여 보상한다 출

파기된 형사판결에 의해 재화가 압수되었던 경우에는 재산법의 기준

에 따라 보상된다 출

특별히 국가의 지원이 요청되는 사람들에게는 추가적인 경제보조가

가능하다. 지원의 정도는 당사자가 입은 피해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정하여 진다. (현재는 매년 최고 8,ooo 마르크까지의 추가 지원이 가능

함)

부당한 구속으로 인해 건강상의 손해가 발생한 사람들에게는 연방원

호법 (Bunesversorgungsgesetz)의 규정에 의해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 출

예를 들면 피해자연금 (Beschadigtenrente), 직업재해보상

(Berufsschadenausgleich) 그리고 환자원호 (Krankenversorgung)둥이

다.

피해자가 부당한 구금의 결과로 인해 사망에 이르린거나 또는 구금과

관련한 손해로 인해 그의 유족에 대한 부양에 어려움이 생긴경우 n

유족들은 연방원호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다. 또한 부당한 사형판결로

인해 사망한 자의 유족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

형사복권법상의 보상은 구소련 를령군의 동독지역에서의 공산정권의

설립 내지는 유지와 관련하여 구금되었던 정치범들에게도 보장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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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과 관련된 재판은 약 lo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측이 되며 그중 대

부분은 아직 계류중이다. 그외에도 구금자지원법에 의해 정치범으로 인정을

받은 약 8만명의 사람들이 형사복권법상의 추가보상올 받기 위해 신청서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복권법의 제정으로 해당법원과 관청은 재판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게되어 피해자들이 빠른 시일안에 피해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정부는 同 법상의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지출될 액수

가 약 2o억 마르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직업상의 복권

직업복권법 (Das Berufliche Rehabilitierungsgesetz, BerRehaG)은 형사복

권법을 보충하고 정치적인 형사처벌로 인해 직업상의 손해가 발생한 피해

자들에게 직업적상의 복권의 가능성을 마련해 주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燎

2.l 통일이전의 상황

舊동독에 있어서 직업분야의 발전과정은 집권자들의 사회재조정과 권력

기반 구축을 위한 구도안에서 이루어졌다. s E D 정권에 의해 특별히 장려
f

육성되어진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교육과 선택에

있어서 매우 둥한시 되었다. 자유로운 직업의 선택이란 있을 수 없었다. 학

교교육, 특히 대학교육은 사전 계획되어진 수요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또한

이념적으로 내용이 규정지워진 규칙에 의해 업격한 통제를 받았다. 공산정

권의 체제하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없거나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없었던 불이익은 대다수의 蒼동독 국민들이 감수해야 했던 운명이었다. 직

업생활에 있어서의 지위상숭 여부는 흔히 능력과는 관계없는 요소들에 의

해 겯정되었다. 때문에 주민들은 본인의 능력과는 무관한, 사회제도가 설정

한 한계에 자주 부딪치곤 하 다
.

구동독에서 정치적, 이념적인 이유로 인해 가해진 직업상의 차별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예를들면 기독교 신자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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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둥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권력충에 잘 못보인 사

람들은 직업상의 지위상숭 기회에 있어서 여러가지 방해와 불이익을 받았

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로 감금되었던 사람들이나 해외이주 신청을 한 사

람들쉐게는 교육? 직업생활에 국가의 직접적인 간섭이 있거나 또는 심지어

직업생활이 금지되기까지 하 다 출

그 외에 사회활동에 소극적인 사람들, 지배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

들, 서방측과 접촉을 하는 사람 그리고 국가기관, 특히 국가보위부에 대해

비협조적인 사람들도 직업적으로 여러가지 불이익올 받았다 零

그리고 직업상의 불이익의 정도는 시대에 따라 다르다. 예를들면 s E D 정

권의 초창기에는 신앙을 고백하는 기독교 신자들은 고등학교 졸업시험

(Abitur)을 볼 수 없었다. 이것은 곧 또한 대학교육으로에의 길이 차단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물른 개별적으로 기독교 신자들에 대해 현저히 불리

한 差別事例가 남아 있기는 하 지만 7o년대 말부터 정부와 당은 강경노선

에서 후퇴하 다.

해외이주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직업상의 차별이 보복수단으로 가하여

졌다. 舊동독에서는 사회주의 정치체제안에서의 감시받고 억압적인 생활과

궁핍한 소비생활로 인해 불만을 갖고 서방측으로의 이주를 원하는 사람들

이 많았다. 이로인한 국가존립의 붕괴를 막기위해 s E D 정권은 여러가지

억압정책을 실시하 다. 우선 해외이주를 막기위해 이에관한 법규정들이

l8o도 내지는 상당한 정도로 왜곡 적용되었다. 특히 국가보위부는 이 분야

에 적극적으로 개입, 활동하 다. 예를들면 同 기관은 해외이민 회망자들을

배척, 차별, 형사처벌하기 위한 비 전략을 마련하고 이의 구체적 시행을

명하 다. 이에의해 마련된 l977년에서 l988년 까지의 국가지령 (Die

staatliche Direktive)을 보면 해외이주신청을 사전 방해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 대해 직업관계의 재조정 내지는 금지를 명하고 있다
.

국가의 예산상의 이유로 인해 이러한 피해들에 대한 보상에는 한계가 설

- 7J 7 -



제4장 형법, 구동독 불법문제의 청산 - - l - - - - D

정될 수 밖에 없다. 직업생활에 있어서의 차별과 여러가지 손해는 舊동독

국민들의 대다수가 감수해야 했던 운명이었던 만를 여기에 대해 완전한 보

상이 이루어 질 수는 없다. 오히려 이 문제는 일반천 그리고 미래지향적으

로 해결되어 질 수 밖에 없다. 즉 동독지역의 경제를 재건, 활성화 시킴으

로써 그곳 시민들이 그동안 받았던 직업상의 일반적인 불이익을 감소시키

는 것이다 準

그러나 동시에 sE D 정권하에서 개별적으로 심한 핍박올 받았던 사람들,

즉 정치적인 핍박의 회생자들올 개별적으로 돕는 것은 통일독일 사회의 의

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舊동독 공산정권의 형사소추처분으로 인해 직업올 포기하게 되고

더 이상의 기회를 갖지 못하었던 사람들에 대한 복권과 보상조치도 강구되

어져야 한다출

"독일 사회주의통일당의 不法淸算올 爲한 第 출次 法律"(Das Zweite

Gesetz zur Bereinigung von SED-Unrecht) 政府案이 l993년 5월 l9일 연

방하원에 제출되었다. 이 법률안은 주로 직업복권법 (Das Beru撚che

Rehabilitierungsgesetz)과 행정법상의 복권에 관한 법 (Das Verw피및ngs.

rechtliche Rehabilitierungsgesetz)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同 법률

안은 형사복권법을 보충하고 구동독 공산정권의 정치핍박으로 인해 직업상

의 손해가 발생한 사람들이나 불법적인 행정처분의 피해자 던 사람들에게

복권과 보상의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同 법률

안이 통과될 경우 복권을 위한 입법조치는 일단 마무리 짓게 된다(참고로

동 법률은 93년 3월과 4월에 연방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하여, 94.7.1일 발

효되었다).

2.2 職業的 復權法 政府法案의 기본 원리

同 법률안에 의하면, 구동독 공산정권의 정치핍박으로 인한 결과로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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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나 직업교육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 던 사람들에게는 원칙적으로

보상조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구체적인 보상조치의 여부는 사회적 관점하

에서 평가, 판단된다. 즉 그당시의 손해가 오늘날에도 당사자들에게 여전히

불이익을 주고 있을 경우에 이루어진다
燎

同 법률안은 특히 다음과 같은 국가의 지원과 보상조치를 예정하고 있다
諒

. 연금을 통한 보상조치

- 당해 被보상자들의 연령으로 보아 아직 직업을 가질수 있는 경우

직업교육(Ausbildung), 보충교육(Fortbildung) 그리고 직업전환교육

(umsc린ung)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 지원

. 핍박으로 연유된 특별한 손해가 있는 경우의 보상조치

同 법률안의 중점은 연금을 통한 보상조치에 있다. 이에 따라 핍박을 받

았던 기간, 즉 피해당사자가 핍박으로 인해 직업생활을 위 할 수 없었거

나 또는 보통 때보다 적은 수입만을 올릴수 밖에 없었던 기간에 대한 보상

이 이루어 진다. 이 핍박기간은 보통 연금제도에 있어서의 기여금 납입기간

과 동일시되며, 구체적인 연금액은 피해당사자가 핍박이 없었던 경우에 벌

수 있었던 예상수입을 기초로 산정되어 진다. 그리고 피해당사자의 연금법

상의 법적지위는 동독지역에서 동일한 정도의 자질과 교육수준을 가졌던

노동자군에 準하여 보장되어진다
等

또한 핍박으로 인해 연금보험에 대한 기여금 납입이 감소되었던 경우에

는 이 기간에 대해서도 특별한 고려가 요청된다.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한 평

가는 핍박 기간 대신 전체 보험가입기간동안 납입된 기여금을 기초로 산정

되어져야 한다. 피해당사자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산정한 액수중 가장높은

액수의 연금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만약 정치적인 점박으로 인해 추가원호

제도와 특별원호제도 (Zusatz- oder Sonderversorgungssystem)에서 인정

된 권리 또는 그 상속권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는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이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 지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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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린정법상의 복권

구동독에 있어서의 법치국가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결정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조치는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의 不法淸算을 .爲한. 第2次法律

案"(아직 政府案)에서 규율되고 있다. 법치국가의 원칙들, 즉 正義의 원칙

法安定性의 원칙 그리고 比例性의 원칙에 현저히 反하고 또한 자의적인 정

치핍박을 위해 내려졌던 舊동독에서의 행정상의 조치들로 인한 피해자들의

불이익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행정법상의 복권을 위한 법은 이러한

행정상의 결정과 조치로 인한 피해자들을 돕기위해立案되있다...

3.l 통일이전의 상황

舊동독 공산정권에 의한 행정상의 불법행위는 삶의 모든 역에서 자행

되었다. 즉 크게는 국가의 사회화 추진과정에서 발출한 불법행위들 . 산업

의 국유화, 民營 大,小기업의 해체, 수공업자들에 대한 핍박, 농업의 강제

쇠團化 조치등 . 로부터 작게는 일상적인 법침해에 해당하는 행정상의 조

치를 . 운전면허의 자의적인 취소둥 - 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정치적인 핍박을 목적으로 취하여진 불법적인 행정조치의 대표적인 예는

강제이주 (强制移住 Zwangsaussiedlung) 조치이다. l952년 부터 l96l년 사

이에 내독간 경계선 지역에서 2번의 대대적인 강제이주 조치가 있었다. 이

때에 구동독 정치권의 미움을 산 많은 시민들이 집과 토지를 잃어버린체

내륙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해야만 했다. 그이후 l98o년대에도 .몇변에 걸친

강제이주 조치가 취하여졌다 출

이러한 강제이주조치는 의도적인 정치핍박이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 출

예를들어 일부 당사자들에게는 불과 강제이주 몇시간전에 그 사실이 통보

되었고 몇몇의 경우에는 결정의 관철을 위해 심지어 무장병력이 투입되기

도 하 다. 그리고 이추대상자의 결정은 행정당국의 완전한 恣意에 의해 이

루어졌다. 특히 이러한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벌률규정이 주로 내용이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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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한 일반규정 (Generalklausel)으로 되어있어서 집행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적용이 가능했고 따라서 정치적인 핍박을 위해 많이 이용되었다. 예를

들어 考慮(Erw地ung)나 推定(MutmaBung)도 강제이주의 사유로 충분했다 諒

이러한 舊동독 행정기관의 행정결정과 집행은 당시의 정치권력자들이 얼마

나 단순하고 유형적인 이유들로 강제이주조치를 命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예를들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이고 막연한 이유들이 반복되어 언급되

고 있다: "부정적인 입장", "토른에 있어서 부정적임", "용인할 수 없음",
''

부르조아 경향M, "정치적으로 믿올만하지 못함n. 심지어 과거 미군에 의해

포로생활올 한 경력도 강제이주를 命하기 위한 충분한 사유가 되었다 를

l952년 獨逸社會主義統一黨(sED)은 사회주의의 건설 (Aufbau des

Sozialismus)을 위해 농업의 집단화작업에 착수할 것올.결의 하 다. 그러

나 정부의 대대적인 선전공세와 농업생산협동조합 (Landwirtschaf料che

produktionsgenossenschaften, LPG)과 그 조합원들에 대한 誇示的인 다양

한 특혜조치에도 불구하고 l95o년대 말까지 많은 농민들이 위의 집단농장

에 가입하지 않고 있었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차별정책 - 비료

둥의 할당시 따르는 차별, 引導義務量의 부당한 증가, 농기계류에 대한 이

유없는 사용혀가의 취소 - 도 상황을 바꾸지는 못했다. 그리하여 l96o년

구동독 공산정권은 유례없는 초강경적인 강제집단화정책을 펴기 시작하

다. 그리고 구체적으료 수천명의 政治運動員(Agi短tor)들이 농촌으로 파견

되어 농민들을 농촌으로 부터 구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 다
출

많은 경우 농민들이 하찰은 이유들로 체포되어 집단농장에의 가입을 서

약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풀려날 수 있었다. 끝까지 집단농장에의 가입을

거부하던 농부들은 확성기나 대자보등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비판, 탄핵되었

다.당시의 상황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러한 강제집단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마을들이 외부세계와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다

고 한다. 그리고 농민들의 탈주를 막기위해 이들의 銀行計座가 국가에 의해

압수되 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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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동독 "관세와 외환법 (Das Zoll- und Devisenrecht)은 국경을 통과하

는 상품이나 외환 또는 금전에 대해 廣範圍한 신고의무와 당국의 허가를

要함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 수출입 상품뿐만 아니라 비상업용 물품

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금지와 제한이 가해졌다. 만약 이법의 규정에 위반하

는 사례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관세청은 자림적으로 그리고 청식 형사재

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당해 물품이나 금전을 沒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많은 경우에 관세당국의 이러한 권한이 사용 나아가 남용되었다
수

한좋은 예로 서독의 한 화물운송차가 동독국경을 떠날 당시 법에 규정된

量보다 약 2o 리터 정도 더많은 벤진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동독 관세

당국에 의해 몰수되었다
출

계속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여 동독측은 외화을 벌기위해 l973년

동독측의 예술품과 골동품들을 서독의 애호가들에게 팔것을 제안하 다準 U L

리고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술품과, 골동품, 그외 예술성을 가진 다른

물건들을 수출, 수입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가진 예술품과 골동품취급 유한회

사 (Die Kunst- und Antiquitaten GmbH)가 설립되었다
출

동독당국은 값진 고가품의 예술품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박물관들에게

그들이 소장한 에술품들을 내어 놓도록 압력을 가하 다. 그러나 이러한 지

시가 박물관들의 심한 저항에 부딪천고 또한 외국에서 부유한 서독이 가난

한 동독을 돈으로 사버린다는 평판이 돌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조치

는 성과없이 중단되었다. 그대신 동독 당국은 개인소장 예술품들을 획득하

기로 방향을 바꾸었다.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입세와 재산세에

관한 법을 부당하게 악용하 다. 일단 예술품을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同 법에 의해 모두 치술품 去來人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세금액

의 책정은 구동독 현행 세금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 진것이 아니라 그 들

이所藏하고 있는 藝術品들이 그 희소성과 가치에 따라 외화를 벌어들이는

데 얼마만한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 이루어겼다. 즉 세금액의 책정을 위한

소장 예술품들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동독내에서의 거래가격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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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측에서의 거래가격이 기준이 되었다. 이와같이 동독의 세무당국은 개인

소장 예술품들의 가치에 대한 과대 평가와 세금징수를 통해서 높은 수익을

올렸다. 반면 서독측과의 예술품 거래를 통한 수익은 별로 달성할 수 없었

다. 재산세를 책정함에 있어서도 이상과 같은 터무니 없는 방법이 동원되었

다. 과다하게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서는 골동품들이

대물변제로서 압수되었고 위에 언급한 예술품과 골동품취급 유한회사에 의

해 처분되었다. 당사자들에게는 린 재산세를 납부하고 골동품을 다시 찾

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고, 세무당국의 세금책정에 대해 법원의

심사를 청구할 권리나 제도도 존재하지 않았다
零

舊동독에서는 정식 형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시민들의 자유가 부당

하게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들면 정치적인 핍박이나 그외의 불법

적인 목적을 위해 시민들을 정신병자 치료시설 (Die psychiatrische

Anstalt)에 강제수용했던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시설에의

강제수용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핍박을 위한 자유박탈은 여러가지 형태로

행하석 졌다. 예를들면 l96l년 8월 24일에 내려진 "거주제한에 관한 명령
를 출

(Die Verordnung tiber Aufenthaltsbeschrankung)에 기초한 당국의 조치를

들 수 있다. 이 명령에 의해 郡法院(Kreisgericht)은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

람들에게 노동교육을 받을 것을 命할 수 있었다. 동독측의 통계에 따르면

l96l년 부터 l967년 사이에 약 6,ooo명의 시민이 노동교육을 받았다. 그리

고 이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본 결과 그러한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인 정박

을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어 졌음이 밝혀졌다 準

舊동독 행정당국에 의해 저질러진 이러한 불법행위들을 청산하기 위하여

독일 연방정부는 "행정법상의 복권에 관한 법률안" (Der Entwurf eines

Verwaltungsrechtlichen Rehabilitierungsgesetzes, VwRehaG)을 마련하

다. 그러나 동시에 연방정부는 지난 4o년동안 동독 공산정권에 의해 저질러

진 모든 행정상의 불법행위가 수정 내지 보상되어 질 수는 없다는 인식에

이르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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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동독 행정당국에 의한불법적인 행정조치가 혜아릴 수없을만를 많은
현실에 직면하여 同 법률안은 오늘날 까지도 당사자들에게 불이익을 안기
고있는 중대한 불법조치들만을 선정하여 이에대한 적절한 원상회복과 보상

대책을 마련할 것을예정하고 있다
幣

3.2 린정법상의 복권어 찰한정부법안의 기본원직

우선 통일조약 제l9조에 의해舊동독 행정당국에 의한 결정들은 원칙적

으로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경우는 同 법률안에 의

한 행정처분의 취소가 가능하다:

- 행정처분이 법치국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Q ,

. 행정처분이 당사자의 건강에 대한침해, 재산법상에 따른 재화에 대
한침해, 그리고 직업복권법에 따른직업생활의 계속적인 위에 침
해를 가져온 경우

1

- 행정처분이 동반한 중대한 손해가 오늘날에도 당사자에게 계속 불

이익을 끼치고 있는 경우
출

그리고 同 법률안은 경계선 지역에서 행하여졌던 强制移住措置와 그에
관련된 재산상의 침해행위도 법치국가의 원칙에 반하는 조치 음을 明文으

로 밝히고 있다
.

행정처분의 취소에 따른구체적인 보상의 종류와 조치는 발생한 손해의
종류에 따라사연방원호법 (例: 병자원호, 피해자연금, 직업손해보상, 유족

원호), 2)재산법, 3)직업복권법의 규정에 따라결정된다.

非형사처분적인 행정조치로 인한자유박탈 중에서는 정신병자 치료시 설
에의 강제수용만이 형사복권법에 의한원상회복의 대상이 된다(형사복권
법 제 2조). 그러나 同 법의개정을 통해다른형태의 부당한 자유박탈 조치
(예를 들면 감옥과 다를바 없는노역장 시설에의 강제수용과 강제노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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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 법에 의한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인정이 피어야 할 것이다 출

Iv- 미해결 재산 문제의 처리

l. 통일 이전의 상황

독일통일과정의 경제.사회 .심리적 난제 중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한 가

지가 미해결 재산 문제이다. 그 주된 원인은 l96l년 베를린 장벽 설치시까

지 서독으로 향하던 동독 주민들의 이주 움직임과 그 이후 서독으로 가려

는 동독 주민들의 출국 회망에 대해취했던 동독 정권의 대웅 조치에 있었

다.사실상 피난민들은 정치적 형사 처벌조치로서 일부는 법적으로, 알부

는경제적으로 재산을 몰수 당했다. 출국 회망자들은 그들의 부동산을 매각

하도록 강요되었다. 나아가 정치적 동기가 다분한 형사 처벌의 일환으로 농

업분야의 집단농장화나 기타여러사안에 걸쳐재산손실이 일어났다. 이

와같은 재산 손실은 개별적인 정치적 박해또는 차별적 성격을 띠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이에 부가하여 소련군 점령 시대 (l945년부터 i949년까지)

의재산 몰수가 있었는데 o) 문제는 미해결 재산 문제라는 복합적 맥락 속

에서 별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점이 갖고있는의의를 일별해 보기위하여서는 우선다음과

같은 수치와 자료를 조감해 보아야 될 것이다. 소련군 점령 치하에서 l 9 4 8

년도 산업생산의 약4o%를 차지하던 7,ooo개 정도의 산업체와 중소 기업

체가 몰수되었고 총 33o만 헥타르에 달하는 농경지가 소위 '민주적 토지개

혁'의 일환으로 몰수되었으며 소련에 대한 전쟁배상 조치로서 총액5o억

Mark에 달하는 공장이 해체되고 2l3개의 대기업체가 소련식 주식회사로

전환되 었다 .

동독이 건국된 l949년부터 l99o년 통일시까지 취해진 각증 조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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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록 모든 사안에 대한 수치는 없지만 대강 다음과 같다찰

- 동독의 발표에 따르면 소위 구서독인 소유 약 68,000 건의 부동산

(그 중 45,000건은 지상 건물이 없음), U 2,000건의 기업 재산에 대

한 소유권 및 약 2U 6,000칸 Mark의 예금액이 잠정적으로 국가관

리하에 두있다 準

l953년 6월 lo일 이전까지 허가 없이 동독을 떠나 버린 사람들의 재

산은 몰수된 후 인민 공유재산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재산으로는

약 31,000건의 부동산, 2,700개의 공장, 2억 Mark의 예금액 둥이었

cl.

l953년 6월 ll일부터 l989년 7월 3l일 사이에 허가 없이 동독을 떠

나 버린 사람들의 부동산 약 80,000건 및 예금액 l3억 Mark는 국가

의 신탁 관리에 처했다. 이러한 재산의 일부는 제3자에게 매각되었

거나 시의 적절하게 인민 공유재산으로 전환되었는데 자세한 통계치

는 없다.

l972년 약 12,000개의 반민.반국 기업체가 인민 공유재산으로 전환

되었다. l949년부터 l972년까지 몰수되어 인민 공유재산이 된 기업

체와 출자 기업에 관한 자세한 수치는 알 수 없다출

불순한 간계를 통해 취득된 재산 및 반법치주의 국가적 형사 소추의

일환으로 단행된 재산 몰수에 관한 수치 역시 알려지지 않고 있다출

2 . 재산법

미해결 재산문제의 처리를 위한 기준은 'l99o년 6월 l5일자 동.서독 정부

간 미해결 재산문제의 처리를 위한 공동 성명서'에서 확정되었다. 이 공동

선언은 통일 조약 부속 문서 제 III 편에 수록되어 법률 적 성격을 갖게 되

었다. 그러한 기준으로는 특히 재산권 반환의 기본 원칙, 정당한 구입의 사

실 여부, 소련군 점령 치하 몰수 재산의 반환 블가 등을 들 수 있다. 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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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언은 l99o년 9월 29일 동독 법인 미해결 재산 문제의 처리에 관한 법

률로서 통일 조약과 함께 발효되었다가 연방법으로 인수되었다 .

미해결 재산 문제 처리에 관한 법률의 기본 원칙은 l949년 lo월 7일이래

동독 토에 있던 재산으로서 아무런 보상금 없이 몰수된 재산이면 원소유

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의 목적은 원칙적으로 동독

의 각종 재산 몰수 상태를 총망라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 반대로 서독 시민

이나 외국인으로서 . 동독 지역을 합법적 또는 불법적으로 떠났거나 동독

지역에 결코 거주한 바 없기 때문에 - 자신의 재산을 활용하지 못했거나

활용할 수 없었던 현실을 감내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들의 불이익을 특

정 방법으로 보전해 주자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동독인, 서독인, 외국인들

이 동둥하게 당한몰수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출

이와 같은 기본 원칙의 예외 사안이 반환청구권이다. 예컨대 건물을 임대

료 로 비용 충당을 할 수 없거나 몰수, 소유권 포기, 증여, 상속 거절을 통한

인민공유재산화로 당면한 부채가 상당하석 지상건물이 있는 부동산이나 건

물을 인수해야 할 경우나, 불순한 간계 때문에 권리 상실이 일어났을 경우

에는 반환청구권이 적용된다. 이러한 사례는 특히 출국 회망자가 사전에 재

산을 매각하거나 포기한다는 조건부로 출국 치가서가 발급된 경우를 의미

한다. 취득자 자신이 불순한 수단을 동원했을 경우에는 구비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으며, 불순한 수단이 제3자 또는 국가기관에 의해 동원되어 있는 한

구비 요건으로서 충분하다. 또한 재산법은 l933년 l월 3o일부터 l945년 5월

8일까지 나치스 폭정 시기에 있었던 강요성 재산 손실을 반환할 것도 규정

하고 있다. 형사 법적 복권보상법 및 현재 준비 중인 행정법적 복권보상법

의 규정에 따라 법치주의 국가에 위배되면서 수행된 형사법, 질서위반법 .

행정법상 판결의 취소와 관련된 재산 역시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되었

다.

재산법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l945년 5월 8일부터 동독이 건국된

l949년 lo월 7일까지 점령범 또는 점령고권을 근거로 재산이 몰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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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치스 폭정기 (l933년부터 l945년까지)의 박해에

의한 재산 손실의 반환 및 법치주의 국가에 위배되면서 수행된 형사법, 질

서위반법, 행정법상 판결과 관련된 재산 손실의 보상에는 재산법이 적용된

cl.

점령법 또는 점령고권을 근거로 몰수된 재산의 반환 여부에 관한 사안은

통일 과정의 외적 측면으로서 소련측에게는 협상할 수 없는 요구 사항이었

다. 소련은 "독일 관계 최종 처리에 관한 조약" (2+4 조약)을 협상하고 이

와 관련된 양국간 회담에서 과거 구동독 점령 지역에서 재산 문제 및 토지

문제에 관해 취해졌던 각종 조치가 환원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종일관 명

백히 주장하 다
.

재산법은 위에 열거한 취소 사안 외에 아직 상존 하는 국가의 강제 관리

상태 역시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와 같은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출

- l953년 6월 lo일까지 허가 없이 동독을 떠난 사람들의 재산에 대한

소위 국 신탁 관리 (피난민 재산, A0-2-사례)

전쟁이 끝난 l945년 5월 8일 현재 이미 서독 또는 서베를린에 주거

지 또는 상주지를 갖고 있던 독일 국적의 소위 구서독인 소유 재산
f

l953년 6월 lo일까지 합법적으로 동독을 떠난 사람의 재산, 동독 지

역 이외의 주거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l953년 6월 lo일까지 (예컨대

상속을 통해) 취득한 재산 둥에 대한 잠정적인 국가 관리 (일명 제6

조 사안)

- 종전 당시 동독 지역에 있던 외국 재산에 대한 국가 관리

이러한 관리는 제2차 재산법 개정 법률과 함께 l992만 l2월 3l일부로 종

료되었다
.

재산법의 목표는 사회복지를 감안한 이해의 균형화에 있다. 따라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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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본원칙은 소유권 반환이 사회적, 경제적 또는객관적 근거때문에 불

가능하거나 현 점유자가 소유권 또는 물적 이용권을 정당하게 구입했을

경우이면 그 적용의 한계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현상태를 보호해 주

는 이해관계가 반환을 해주는 이해관계보다 우선시되는 사회복지 친화성의

원칙이 적용되며 원소유권자에게 보상청구권이 부여된다. 반대로 l989년 lo

월l8일 이후의 구입거래일 경우, 비록 구입자가 구입했다 할지라도 원칙

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제2차 개정재산법은 일부 예외적 정황을 도입하

여어느 정도 변경상태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그 주된 내용은 만

일l989년 lo월 l8일 이후에 구입거래된 경우라 할지라도 a) 1989년 lo월

l9일 이전의 구입이 서류상으로 신청되었거나 서류철과 함께정연하게 거

대되었을 경우, b) 동독의 한시민이 사설수공업자 또는사업가로서 인민

공유권을 산업용으로 구매했을 경우, c) 구매자가 l989년 io월 i9일 이전에

상당 규모의 가치증식용 또는원형보전용 투자를 했을경우, 구매자의 합

법 취득 여부가 경황 참작의 중대한 결정사안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때

합법 취득 (Redlichkeit란 개념은 민법권 제 932조의 선의의 취득

(Gutglaubigkeit)이란 개념과 동일한 것이아니다. 재산법 상의합법취득이

란동독에서 적용되던 일반법률규정과 절차상의기본원칙둥이준수되

었다는 사실, 즉 "모든 것이합법적으로 진행되었음"올 뜻한다
零

구입자가 몰수된 부동산이나 국가관리하에 있는부동산의 매각이 권리

자의 동의 없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불법 취득

(Un edlichkeit)의 근거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출

기업의 반환에는 재산법의 특수규정이 적용되며 이를보완하기 위하여

기업반환규정이 마련되었다. 특수규정의 목표는 기업이 기업답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따라서 한 기업체는 반환시점에 처한상태와 함께

오로지 전체로서 반환된다. 즉권리자가 단순히 기업의 일부를 분리요청할

수 없다. 단,기업체가 이미 폐쇄되었을 때는 예외이다
.

재산 현황이 매우 악화되었을 경우, 법정최소 자본의 부채초과 상태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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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불충분한 자금준비상태는 7l업이반환될 때조정금 지불을 통해조정
된다. 수익현황이 매우악화되었을 경우, 재사유화된 기업체로 하여금 A)
장경제에의 공정한 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정금 지불이 보장된다

출

Tm m w -if, m ,1, w ,.wa,s t."""
이처리되었다(l993년 7월현재).

재산법을 근거로 하는 재이전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 정지 처분 및
히가 발급 정지조치로 확보되는데 이러한 조치는 현 소유자로 하여금 반
환될 재산의 활용에 지장을 초래한다. 그러나 이러한 확보장치가 투자의
장애요인이 되지못하도록 o)o1 통일조약의 일환으로 투자법올 확정해 놓
았다. 그 내용은 과거인민공유부동산이나 건물에 대한소유권의 재이전
이라 할지라도 a)만일해당부동산이나건물이 특수한 투자목적, 즉 일자
리의 확보 또는.창출(제조업 공장또는용역업체의 설림)에 필요할 경우,
b ) 주거지 조성또는특정인프라스트럭쳐의 실현에 필요할 경우에는 과거
인민공유부동산이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재이전은 성림되지 않는다會 후
일 기업의 투자 우선에 관한규정이 투자법에 도입되었다 (투자 우선에 관

한사안은 본서제5U- II, 3.2.3 을참조할 것).

기존임대관계또는이용관계는 보상 및 국가 관리의 해제와 무관하다출
왜냐하면 임대자 또 는 이용권자가 계약체결시 합법적인 절차를 취했기 때
문이다. 이러한 경우, 법적관계는 미해결재산문제처리관청의 확인통
지와 함께해제된다. 재산권은 재이전 및국가 관리의 해제에는 일련의 부
대결정조치가 취해진다. 이와같은 것은a) 만일 가치 증식이 있었다면 이
에대한조정, b)기존부동산 담보권의 인수, c)인민공유재산으로 전환될
때소멸된 부채의 상환금 확정, d)구입자가 구매가격을 지불했을 경우에
대한반환둥과관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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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상법

3.l. 법적 근거 및 목표

보상법은 미해결 재산 문제를 해결하는 법률 제정 상의 최고의 절정임을

뜻한다. 보상법의 목표는 서독의 책임 역이 아니었던 과거 소련 점령 지

역/ 동독에서의 무보상 몰수 행위 및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해 보상금을

지불함에 있다. 미해결 재산 처리에 관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ogensfragen, 약칭 보상법 Vermogensgesetz)은 권리자에게

재산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권리자가 재산의 반찰 대신 보상금 지불을

선택했을 경우, 권리자에게 보상금이 지불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

지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규정을 비롯하여 그 재원 조달에 관한 규정이 없

었다. 불이익 처분을 받고 감액된 국가 관리 하의 금전 재산에 대한 규정

역시 재산법을 통한 법률 규정과 함께 처리되도록 유보되었다. 보상법은

l945년부터 l949년간 소련군 점령 당시의 몰수 행위에 대해서도 조정금이

지불될 것을 규정해 놓았다. 전독 입법기관인 통일 연방 회의는 전술한

l99o년 6월 l5일자 "동.서독 정부간 미해결 재산권 처리를 위한 공동 성명

서"를 긍정적으로 받아 들 다. 그 결과, 보상법과 함께 동독의 관련 사안

인 원상 회복을 위한 보상법의 결함이 없어지게 되었다 출

3.2. 연방 헌법재찰소의 기준

연방 헌법재판소는 l99l년 4월 23일자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보상법의

한계를 설정했다會

"입법기관은 다른 국가의 통치권이 책임져야 할 불법행위의 원상 회복을

규정화함에 있어 이미 전반적으로 자유재량에 따라 법률을 형성할 수 있는

매우 방대한 활동의 여지를 갖고 있다. 원상 회복은 개별 기본권의 초과 유

출 상태가 아니고 '원상 회복의 근원'은 전적으로 법치주의 국가 사상 및

복지 주의 국가 사상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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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헌법재판소는 그 기본원칙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조하고 있

다. "비록 자국의 헌법질서와 일치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외국에 있는 재

산과 관계되는 한, 무보상 몰수행위를 포함한 다른 국가의 보상조치는 독일

의 국제보상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헌법상 이

의제기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보상법 규정화의 .기준은 기본법 제l4조 3항이 아니라 일반적인

평둥의 원칙 및 복지국가의 원칙이다. 연방 대법원은 몰수 재산 반환의 기

본 원칙이 보상 금액 책정에도 커다란 의미가 있음올 지적하면서 입법기관

의 구속력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것을 명백하게 밝혀

놓고 있다. 즉 논의 대상 몰수 재산에 대한 완전 보상은 기본법의 명제로부

터 도출되는 사안이 아니다. 그 반대로 입법기관은 일반적 국가의 임무로

간주되는 명제로부터 도출되는 사안이 아니다. 그 반대로 입법기관은 일반

적 국가의 임무로 간주되는 사안에 대한 재정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입법기관은 . 소유권 관련 피해뿐만 아닌 . 원상 회복되어야 할

피해의 총액을 참작할 수 있다. 소유권의 피해 현황을 파악할 때에는 해당

기간 중, . 생명, 건강, 자유, 직업 숭진 둥 . 기타 재산 관련 사안 역시 악

향을 받았는지 여부도 참작되어야 한다.

신연방주의 재건에 따르는 과제 역시 신중히 참작되어야 한다. 결른적으

로 연방 헌법재판소는 동독의 경제적 파산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서독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구

3.3. 정치권의 준비 및 정부안 작성

보상법 제정의 사전 작업은 l99l년부터 착수되었다. 연림 정부 원내의원

단의 각 위원회와 실무단은 이미 입법 절차의 사전 준비로서 다음과 같은

것에 집착하 다. l992년 7월 l일 사게어스터 위원회" (연방 의회 Gerster

의원이 위원장인 정부 여당 위원회)는 보상법에 관한 기준을 발표하 다 .

연방 정부는 이 기준치와 기타 결의를 기초로 l993년 3월 3l일 보상법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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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결의했다. 연방 정부는 입법 절차를 밟는 동안 나치스 치하의 피박해

자들이 겪은 심한 인간적 숙명을 참작하는 규정이 계속 개선될 것이고 나

아가 과거 인민 공유재산의 원소유권자에 대한 농지 구입 가능성이 법적으

로 규정화될 수 있는지 계속 검토될 것임을 안내 성명을 통해 강조했다 .

3-4- 법안의 기본 개념

보상법의 초안의 핵심은 보상금 지불 및 조정금 지불에 관한 규정을 비

롯하여 이에 필초한 재원 조달용 재산세 공과금에 관한 규정이다 諒

보상금 책정의 산정 기준은 기업 재산일 경우 l935년도 과세a준 가격
f

부동산 및 농림 재산일 경우 l935년도 과세표준 가격의 l,3배, 금전 지불

청구의 경우 D M 금액의 절반이다. 만일 산정 기준이 10,000 D M 을 초과할

경우에는 단계별로 점감된다. l945년 이후 l949년 간의 몰수 재산에 대한

조정금 지불은 l949년 이후 몰수 재산에 대한 보상금 지불에 준한다
출

보상금 지불과 재산 반환 사이의 심한 불균형 상태는 보상금 청구권자

및 조정금 청구권자를 위한 실물 가치 상당 수취인의 연대 기금 지불을 통

해서만 완화되도록 한다. 재산세 공과금이 연대 협약식 조정금 형성에 도움

이 되도록 한다. 원칙적으로는 재산세 공과금은 반환 재산 가치의 실질 가

치에 따르며 실질 가치는 일괄처리 기준에 따라 산정 된다. 재산세 공과금

의 산정 기준은 l99o년 lo월 3일까지 계속 기장되어 온 l935년도 과세표준

가격 및 보상 가격이다. 이러한 가격은 상이한 숭수를 기준 일인 l99o년 lo

월 3일자 시가에 곱한 다음 산출된다. 숭수는 이용도에 따라 각각 변화된

다. 재산세 공과금은 l996년부터 납부 의무가 있으며 특정 조건 하에 "재투

자"될 수 있다. 재 사유화된 기업체가 매우 어려운 경제 상태에 처해 있음

을 배려하여 기업체에 대한 재산세 공과금을 통해 어느 정도 용이화가 달

성되도록 하며 재산세 공과금이라는 부담 때문에 기업체가 또다시 조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계획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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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구 독일 토로부터 추방된 후 구동독 지역에 계

속 상주하고 있는 실향민에 대해서는 4,000 D M 의 일회성 중여금 지불이

보장된다 .

3.5. 보상금 및 조정금의 재원 조달

보상법 초안은 국가 예산과 관계없이 보상금의 재원이 보상 기금에 의해

조달되도록 한다는 통일 조약의 설정 기준을 실현하는 것이다. 즉 보상 기

금의 수입과 지출은 납세자의 부담 없이 균형올 이룩하도록 되어 있다 (국

가 예산의 중림성 ).

보상 기금의 재원 조달에는 보상청구권자는 물른f 현재 보상을 받지 못하

고 있으나 우선 순위 때문에 반찰될 수 없는 재산 역시 기금 조성의 대상

이 된다. 그와 같은 대상은 신탁청, 연방정부가 신탁 관리하고있는 구동독

재정재산 및 구동독 지방자차단체의 재산들이다. 나아가 부담조정금의 환수

금을 비롯하여 비교적 의미가 약한 기타 원천 역시 재원조달의 대상이 된

다. 결과적으로 보상기금은 그 절반이 공공기관에 의해, 그 나머지 절반은

재산부과금 및 부담조정금의 환수와 같은 비공공분야에 의해 충당된다.l)

v . 舊동독 국가보위부 자료에 관한 法律

l. 정치적인 목적

舊동독 국가보위부 자료에 관한 법률 (Das Gesetz i識e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DR, 이하 국가보위부 자료

1) 94.9.23일 연방의회를 통과한 보상법에서는 상기보상금 재원조달올 위한 재산

부과금은 완전 취소되었으며, 보상액은 당초 l25억 마르크에서 l8o억 마르크로

상향 조정되었고, 이중 llo억 마르크를 연방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수정되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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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Das Stasi-Unterlagen-Gesetz) 은 s E D 불법정권이 유산으로 남긴 과거

의 정치적인 짐을 청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정되었다. 즉 同 법은

s短si의 불법행위에 의한 회생자들의 보호를 확보하고 硝년동안의 공산불법

정권이 남긴 결과들을 청산하는데 그 제정목적을 두고 있다
출

국가보위부는 l78 km의 두께에 해당하는 약 6oo만명에 대한 기록을 담

은 방대한 양의 자료를 남겼다. 同 기관의 회생자들에게는 국가보위부가 r l

들의 찰에 어떠한 역활을 하 는가 알 수 있도록 자료에 接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그들의 인격권올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전제하

에서 同 자료는 同 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公共的, 司法的 청산을 위해 세

하게 검토되고 평가되어져야 한다 .

2 . 통일조약의 규정들

통일조약은 국가보위부 자료의 처리에 관한 규정들올 포함하고 있다출 그

러나 이 규정들은 同 기관의 최생자들의 요구나 이 문제에 대한 국가의 관

심사를 만족시키기에는 불충분한 규정들이었다. 때문에 통일조약 부속의정

서(附屬議定書) (Die Zusatzvereinbarung zum Einigungsve諒rag)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안에 동자료의 처리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것이 명시

되었다. 이에따라 l99l년 l2월 29일 국가보위부 자료법이 제정, 발효되었다
.

3. 국가보위부 자료법의 주요내용

국가보위부 자료는 연방수탁청 (聯邦受託廳 Das A m t des

Bundesbeauftragten, 흔히 가우크관청 Gauck-Behorde로 불림)에 의해 중

앙 관리되고 있다. 연방수탁청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가

보위부 자료는 동자료가 그들의 합법적인 소유물이 아닌이상 지체없이 신

고하여 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개인은 국가보위부 자료에 자기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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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관하여 문의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보위부가 자기에 관한 정보를 의

도적이든 또는 우연한 기회에서든 수집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정보내용

의 제공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當事者 (Betroffene 국가보위부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대상자)나 第3 U (Dritte 당사자 이외의 정보피

수집자)는 신청어.1 의해 그 정보를 수집한 국가보위부 要其이나 漆詰者의

이름을 알 수 있다 .

정치지도자들,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교회 협력자들, 지도적인

경제인들에 대해서는 과거 국가보위부와의 협력여부에 대해 심극가 행하여

질 수 있다. 다만 만 l8세 이후까지 계속되지 아니한 과거의 협력은. 아무

문제삼지 아니한다 .

형사소추기관은 형법상의 중범죄, 특히 구동독공산체제와 관련된 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린우에 한하여 당사자 또는 제 3자의 개인관련 자료가 담겨

있는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準

비 정보기관 (Nachrichtendienst)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또는 제 3자의

개인관련 자료가 담긴 자료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만약 同 기

관이 그러한 자료들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복사본을 남기지 아니하고

즉시 연방수탁청에 제출하여야한다. 그외의 자료들에 대해서는 비 정보기

관은 간첩행위, 간첩행위방지, 폭력적인 과격주위자나 테러리스트둥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극여 열람과 이용이 가능하다 會

연방수탁청은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동독 新聯邦州에 지부를 둔 연방기

관이다, 同 관청의 長인 聯邦수탁청장 (Der Bundesbeauftragte)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완전히 독림적이며 다만 법률에 의한 구속만을 받는다. 또

한 신연방주에서의 위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문기관이 결성되어

그의 직무수행을 돕고있다. 동독지역의 신연방주들은 국가보위부 자료를 담

당할 州수탁청장 (Der Landesbeauftragte)을 자체의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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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부 자료법은 국가보위부의 과거행적을 역사적, 정치적으로 청산

할 수 있는 제반 조건들을 마련하 다. 그리고 同 기관의 자료에 개인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당사자들의 개인적인 권리들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자료들은 학문연구, 정치교육, 언른, 방송* 화제작등을 위한 목

적으로 제공되어 질 수 있다 會

4. 연방 국가보위부 자료 전담관

同 기관에 l993년 5월 까지 거의 l8o만건의 문서에 대한 정보제공, 문서

열람, 문서사본의 교부 그리고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과거행

적 조사둥을 요구하는 신청안이 제출되었다. 이중 l993년 5월 까지 종국적

으로 처리된 건수는 65만건 이상에 이른다 찰

국가보위부 자료법이 발효, 시행된지 l년 반이 지난 지금 중간평가를 내

린다면 同 法은 전체적인 평가에 있어서 본래의 입법목적을 실현하고 있

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연방 국가보위부 자료 전담관 (일명 '가욱' 관청)

에 제출된 신청안의 수가 말해주는 것 처럼 국민들에게도 무리없는 수용과

큰 반웅을 불러 일으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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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회주의 체제와 관련된 여러 요인들 (예를 들면 경직된 가격

및 임금체제, 혁신 부족, 응통성이 결여된 통화체제 및 금옹체제, 과

도한 국가지원, 전반적인 국가규제로 인한 성취욕 부족 등)

동독경제가 세계시장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킨 결과 국내적으로는 자

체 기술의 개발, 부품의 자급자족 및 백화점식 상품생산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모든 경 학적인 계산과는 동떨어진 비경제적인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출

정 전자 부문에서의 자체적인 생산능력을 야심적으로 발전시키고 거대한

비용을 들여 확충한 것은 그 전형적인 예이다 출

동독경제의 .또 하나의 특징은 국 부문 및 공공 행정부문에 있어 잠재적

인 실업율이 아주 높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이 말해주는 바는 동독의

경제 및 행정부문의 경우 노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직할 경우 인력을 월

씬 적게 투입하고도 능률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동독의 잠재

실업출과 관련하여 윈헨 소재 誇o 경제연구소가 l99o년 7월 동독의 기업

관청, 학문적인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당

시 동독의 생산여건 및 판매석건하에서 동독 전체 경제부문의 잠재적인 실

업자수는 l4o만명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게다가 동독경제의 생산여건 및 판매여건이 - 시장경제적으로 - 변한다

고 가정할 경우, 해고되어야 할 수는 이 추정수치의 두배에 이르는 수, 즉

전체고용의 약 3o%에 이르는 3백만명에 달했다. 그 당시 벌써 이같이 엄청

난 것으로 여겨졌던 이 수치는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오히려 현저히 낮

게 추정된 수치 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당시의 잠재적인 실업율에 대

한 조사가 설문대상의 콤비나트 및 기업들의 l99l년까지의 고용계획을 기

초로 한 것이었고 그 이후 필연적으로 전개된 계속적인 기업들의 구조조정

작업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이미 IFo 경제연구소에 의해 밝혀졌던 이 대략적인 수치는 수익

성과 효율성이라는 측면을 별로 고려하지 않았던 동독의 노동계로 인해 후

에 통일독일의 경제정책 및 노동시장정책이 걸머져야 할 부담이 얼마나 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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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

3. 일방적인 대외무역정리과 @충분한 국제경정력

동독은 아주 낮은 정도로 국제 분업에 편입되어 있었다. 당시 동독의 대

서방 교역량은 동독 전체 상품교역량의 4분의 l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중 절반은 서독과의 교역이었다 燎

동독의 대서방 수출은 주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동독은

외환사정의 악화로 종종 전체경제의 생산코스트에도 못미치는 가격으로 수

출이 이루어 졌다출

동독의 주요 교역 대상국은 구 코에콘 국가, 그중에서도 구소련이었다 零

이들 국가들과의 교역은 단기 .중기적 통상협약에 기초하여 쌍무적으로 이

루어졌다. 교역가격은 대부분 국가 차원에서 결정되었고, 이전 루블화

(Transferrubel, 인위적인 정산단위 )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교역에 있어서조차 경제적인 이점에 기반을 둔 진

정한 의미의 국제분업은 거의 실현되지 않았다 출

구소련을 비롯한 코메콘 국가들과 동독간의 무역은 수십년간 그 규모가

고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안정된 판매를 보장해 주었다. 구 3 .

메콘 국가와의 동독 교역량은 동독 전체 대외교역량의 약 2/3를 차지했으

며, 이중 구소련과의 교역이 동독 전체교역량의 4o%를 차지했다. 8o년대에

들어서면서 구소련으로부터의 동독의 원자재 수입은 (가격상승으로) 정체를

보인 반면, 동독의 수출은 8o년대 중반까지 원자재 가격 상숭을 만회하기

위해 물량면에서 급속한 증가를 보 다. 그 결과 8o년대 말 동독에서는 국

내생산을 투자 및 민간소비에 사용하는 양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5 l

메콘 국가와의 교역은 결국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 동독은 하이테크 상품과 같은 현대적인 교역물품들을 통해

구 코메콘 국가들과의 교역에서 가격우위를 확보하고자 시도했다. 한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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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o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동독은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교역은 물론

서방 선진국가들과의 교역에 있어서도 침체를 보 다 .

l987년 동독의 무역액은 그 규모면이나 상품구조면에서 서방 선진국가들

과 비교해 볼 때 아주 낮은 수준에 있었다. 당시 몇몇 국가의 l인당 무역액

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동 독 3,525 달러

벨기에/룩셈부르크 8,87o 달러

네 델 란 드 10,130 달러

스 위 스 12,570 달러

오스트리 아 16,170 달러

이러한 교역추세는 동독이 "상품의 낮은 질"로 인해 자국 상품을 서방

시장에 내다 팔기가 점점 어려워졌음을 보여 준다. 이것은 무엇보다 외환수

익율(l 마르크당 국내 가격에 대한 수출상품의 매각 대금)이 점점 하향곡선

을 그린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等

l 9 7 o o.563

l 9 8 o o.45 4

l 9 8 5 o.275

l 9 8 8 o.24 6

동독상품의 수출력이 저하되었다는 점은 동독 마르크와 서독 마르크

(DM)의 내부 교환율에서도 알 수 있다. l97o년 동독 마르크화 대 서독 마

르크화의 교환율은 l.7 : l이었으나, l976년에 2:l 이상, l9襲년에는 2.5:1,

그리고 l988년에는 4.4:l을 기록해 동독 마르크화의 대외 가치가 점점 떨어

겼음을 보여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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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주민들의 공급상황 악화 및 개별 계층의 불이익

8o년대 초부터 극도로 악화된 대외 부채, 구 코메콘 국가들중 원자재 공

급국들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대외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동독자체의 비효율

적인 계획경제적 구조는 l982년부터 동독주민에 대한 전반적인 공급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본생필품의 공급은 보장되었으나
f

자동차, 가전제품, 패션 의류, 홈 워크 제품(목재, 시멘트 둥 건축자재)을 비

롯하여 자동차 수리, 택시 이용 둥 고부가가치의 상품과 서비스는 지속적으

로 또는 시간과 지역에 따라 공급에 차질이 있었다. 예를 들어 승용차 한대

를 구입하려면 동독 주민들은 lo년 내지 l5년을 기다려야 했다. 동독정부는

공급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집권식의 개별조치들(예를 들면 소비재에

대한 특별 공급 계획 수림, 가격 인상 조치, 서방 상품의 수입, 고상한 상품

만을 고가로 또는 태환(撚換) 가능한 통화를 받고 판매하는 특별 상점.설치

등)을 # 도해 보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힌동

독주민들은 지난 수년간에 걸쳐 상당한 정도의 구매력 과잉 현상을 겪교

있었기 때문에, 음통성이 결여된 동독의 유통구조 및 판매구조는 공급차질

을 해소해 주는데 뚜릿한 방해 요인으로 작용했다 .

동독이 또 "사회주의의 업적"이라고 자주 내세웠던 r 주민들에 인한사

회보장제도도 원칙적으로는 그 기능을 하고 있었지만, 부분적으로는 .상당한

결함을 노출시 켰다 .

과거 동독과 현재 독일의 수입 구조 및 사회보장제도를 비교해 보면 특

히과거 동독에서는 연금 수혜자들의 사회적 지위가 아주 불리한 상태에 있

었음이 드러난다. l989년 말 동독 연금수혜자들의 월 평균 노후연금은 겨우

4 5 o 마르크 는데, 이는당시동독에서 중간정도의 소득을 받는r로자 를

임금(Netto- einkommenP의 절반 수준이었다 .

2) 역주 . 순임금은 한 근로자가 받는 전체잉금에서 사회보장비, 의료보험, 세금
.

연금 등을 공제하고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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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당시 이미 몇몇 고급 생필품 및 .공업제품은 인상된 가격으로 또는

"경화(硬貨)의 외환"을 받고 찰매하는 일이 늘어났기 때문에, 국가가 기본

생필품 가격과 임대료에 대해 대대적인 지원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수준의 연금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일은 점점 어려운 일이

되었다.

이것은 몇몇 기본 제품을 제외한 여러 생필품(남쪽에서 들석오는 과일
t

고형 치즈, 초.코및, 커피, 조미료, 현대적인 레디 메이드 음식, 고급 주류등)

과 일련의 패션 제품, 고부가 가치의 기술 제품들(고급 의류와 신발, 가전

제품), 그리고 또 해외 여행에도 해당하는 것이었다 .

또 유치원 시설의 수용 능력은 크게 늘어났으며 그 수요가 대체적으로

충족이 된 반면, 고연령층을 위한 여가 시설이나 양로원둥의 공급은 질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 아주 부족한 상태 다 .

동독에서는 이외에도 또한 장애자 계층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 출

이는 투자재 및 수입을 위한 외환이 부족하여 장애자를 위한 필체어나 기

타 수입 기술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장애자 수용을 위한

건축 시설의 부족, 장애자를 위한 전문 치료 시설의 부족도 당시 동독의 장

애자 계층이 불이익을 보 음을 보여준다 .

5 . 민간 기업 활동의 피지 및 경제구조의 중앙집중화

동독의 계획경제의 주요 독트린은 이른바 "사회주의적 소유 관계"를 체

계적으로 확충하는 것, 그리고 이와 관련해 초기 단계에서는 아직 부분적으

로 존재하고 있는 민간 기업들의 .발전을 막고 결국에는 이를 폐지하는 것

이었다.

5o년대에는 l차적으로 반(半)국 의 성격을 띠는 기업들이 설림되었고
.

마침내 l972년까지 모든 "잔존" 민간 기업 및 반(半)국 기업이 완전한 국

기업으로 전환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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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민간기업의 주방 과정은 민간 수공업부문에도 확대되었다. 민간수

공업 부문에서의 이 작업은 우선은 특히 이른바 생산조합(pGH)의 결성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개인 수공업체의 재산이 조합 참여의 형태로 그와 같은

생산조합(pGH)의 재산에 편입되었다. 전체 수공업 생산중 민간 수공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l988년에는 약 6o%까지 낮아졌다. 또 l972년에는 대단위

조합들이 인민공유 기업(vEB)으로 전환됨으로써 무려 l7oo여개의 수공면

생산조합(pGH)이 국유화의 희생물이 되었다. 그 결과 민간 창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 기업간의 경쟁, 즉 현대의 경제 발전을 위한 모든 전제 조건들

이 폐지되었다.

민간 경제활동과 시장에서의 경쟁의 추방 작업 및 폐지 작업은 중앙집권

적인 국 를비나트들의 형성 작업과 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데, 이것은

일차적으로 중앙집중식 권력 행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인 고려, 기업적인 이해 관계나 경쟁의 평가 작업은 완전히 됫천으로

물러 났고, 오히려 콤비나트들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동독 집

권당인 사회주의 통일당(sED)이 자주경제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전면에 부각되었다 .

이 과정에서 콤비나트의 주형태는 같은 류의 생산업체들을 수평적으로

병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생산시설이 순수하게 조직적으로만 집중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지역의 콤비나트를 형성할 때에는 아주 여러 "잔존

업체들"이 "단일한 지도"하에 병합되었다 수

이같은 결함이 많은 기형(奇形)의 경제는 특히 8o년대에 들어서는 콤비나

트 소유의 건축 부문, 연구시설, 프로젝트 시설, 그리고 동독 자체의 공급

능력 및 소비재 생산능력을 경제적인 활용도나 시장에 대한 고려없이 병

합시켜 버리는 결과를 가져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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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능률저해적 임금 제도 및 왜곡된 가격 구조

동독의 임금은 점점 더 능률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상실했고 본질적으로

사회정책적인 기능만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되었다. 성과지향적인 임금 구조

를 형성하려는 모든 시도들은 계획주의 경제체제가 지닌 근본적인 결함들

로 인해 성공하지 못했다. 석러 지역에서 도입된 이른바 "생산적 임금"은

점점 일상적인, 그러면서도 타당성이 있는 불만의 대상이 되었으며, 작업능

률을 제고해주는 자극제의 기능을 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로는 다옴을 들

수 있다:

. "엄격하지 못한 노동기준"의 경향 존속

. 거의 변동이 없는 평둥한 급료지불로 인해 작업 능력을 갖추고자 하

는 욕구 저하

l988년 기준으로 보면 동독 대학졸업자가 받는 총임금(Bruttolohn)은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보다는 35%, 마이스터 봉급보다는 2l % 많

았을 뿐임. 이에 비해 구서독의 경우 대학 졸업자의 총임금은 전체

근로자의 평균 봉급보다는 5o%, 마이스터의 평균 봉급보다는 42%

더 많은 상태 음
.

또한 동독에서는 단일한 세금징수가 실시되지 않아 순임금

(Nettolohn)면에서 보면 평준화정도는 필씬 강하게 이루어져 있었음
.

생산직 근로자들에 비해 마이스터의 순임금은 평균 8% 더 많이, 대

학졸업자의 순임금은 l5% 더 높았지만, 기술 .경제부문의 대학미졸

업 전문인력들의 순임금은 3 o % 낮은 상태 응
구

생산단위의 지도적인 수장들에게 이른바 성과에 기초한 봉급을 지불

한다는 것은 단지 개별적인 경우에만(예를 들면 수출계획의 달성) 실

시가능한 것이었음
.

가격 결정 정책은 동독경제의 능률저하에 근본적으로 기여했다. 사회정

책적으로 결정되고 국가의 대폭 지원을 받은 생필품가격은 물론 기업간에

통용된 가격도 상품의 잉여 또는 희소성을 기초로 한 시장 가격이 아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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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에 의해 정치적으로 내려진 가격 결정은 특히 상조적인 혁신 및 지

속적인 상품의 개선을 저해하는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출

7. 노후한 자본스토크 및 불충분한 구조 개혁

동독에서는 국민소득의 국내 소비중 투자분이 차지하는 비출이 점점 줄

어 든 결과 이미 오래 전에 현대화되고 개선되어야 했을 아주 노후한 자본

스 토 크 - 특히 설비부문에 있어 . 를 현대화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거의 이

루어지지 못했다. 노후한 산업 시설을 새로운 산업 시설로 전환하는 비율은

연간 l%에 불과했다. l98o년 기준으로 보면 동독 산업 설비중 55%는 lo년

이상 計은 것이었고, 2l %는 2o년 이상 오래된 것이었다. 비교를 위해 l989

년 서독의 산업 설비를 보면 7o%가 lo년 이하의 것이었고, 이중 약 4o%는

5년 이하의 것이었다 .

많은 작업장들의 경우 기존의 기계나 시설의 효율 능력을 보존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했다.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한 시설및 높은 대체수요는 많은 동

독 기업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되었다 .

동독은 기술을 기초로 현대화를 실시할 수 없었던 결과 노동생산성에 있

어서는 물른 세계시장에서의 제품의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선진 공업국들과

의 격차가 점점 벌어졌다 .

동독은 서방으로부터 시설을 수입하여 생산의 반을 부분적으로 현대화하

고자 시도했으나 외화 부족으로 실패했다 .

산업분야에 찰금되 5 루가재원를 7o인대와 8o린대에는 주로 자른소모가

근 기료재 산업, 즉히 꼭간 생산차 에너기 생산, 그리고 화학 산업 및 금속

산업데 는임피인다. :i?때/.l는 틀7'))W:- 바 의 프는7린 c 이 중요한

미중를 차기 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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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발전소의 설림

- 고도의 석유 분해 시설

- 갈탄과 지하가스에 의한 연료유의 대체

- 금속가공 산업

. 화학제품의 생산 중대

이같은 산업정책은 자체의 부족한 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수입 원료를

단기간에 가공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해진 것이

었다. 동독은 이로써 원료의 수입 의존성을 줄이고 구 코메콘 국가들로부터

수입한 원료를 가공하여 재판매함으로써 경화(외환)의 수입올 늘리고자 했

다.

그러나 기초재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투자재를 재분배하는 산업정책

은 노후한 산업 구조를 고착시키고 장래성이 있는 산업 부문(예를 들면 기

계산업, 전자산업과 같은)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투자 재원을 필요한 정도로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 왔다. 한편 이 부문들에 대

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주로 정 전자나 로보트산업과 같은 특수

산업부문에 투자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 산업부문의 생산물들은 세계시

장에서 경쟁력이 없었다 .

8 . 심각한 찰경 훠손 및 환경 오염

동독의 계획경제체제가 남겨 놓은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는 해가 갈수

록 그 정도가 심각한 환경 훼손이다. 지난 수십년간 환경이라는 사회 간접

자본을 소홀이 다루었고, 또 현재도 지속적으로 소모한 결과, 환경보호적인

조치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었다. 그러나 동독은 경제의 실패, 그리5 L 7

로 인한 경제의 능률 저하로 인해 .s.템 정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일

이 점점 힘들었다. 그 결과 환G과 하연의 무자비한 착취는 물론 특히 오염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사할들의 인강이 피패를 입고 위협을 받는 악순환이

생겨났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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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독의 자연 환경이 파멸적인 정도로 오염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통일

전에도 더 이상 국가의 기 에 속하는 것이 아니었다. l99o년 3월 당시 동

독의 자연 보호, 환경 보호, 수리 경제 담당 부처가 제출한 환경정책 발전

에 관한 구상은 당시의 여건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동독의 환경 조건은 대기, 수질 및 토지가 유해물질로 인해 극도로 오염

된 상태이다. 이같은 오염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정도이며, 민족적 .전

지구적 자연관리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한편, 단기적인 계획 달성이라는 사고방식은 생산시설과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필요한 구조 조정과 투자를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그로 인해 보

다 자원절약적인 새로운 생산 라인과 유해물질의 방출을 줄이는 생산 공정

에 재반 되어 나타나는, 이른바 자본 스토크를 개선하는 작업과 관련된

"환경수익 (Umweltren識te)" 이 생겨나지 않았다 .

동독은 체제에 일매여 자급 자족적인 경제를 고수한 결과 국제 분업에서

고림되었으며, 상품 교환과 경험의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진보한

환경 기술에 접할 수 없었다. 동독의 에스펜하인(Espenhain)에 소재한 갈

탄 건류(乾漂)시설이나 만스필드(Mansfeld) 소재 구리 공장과 같이 이미 전

쟁이전에 라이프찌히/할레 지역에 자급자족 경제의 노력의 일환으로 생겨

난 란화 화학(Carbo-Chemie)의 대형 시설물들은 자연과 인간편에서 대대

적인 환경오염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 가격수준보다 훨씬

높은 생산코스트를 요구했다 .

조정기능을 하는 시장 가격으로부터 이탈한 부작용은 특히 에너지 부문
t

즉 가격에 의한 동기부여가 없을 경우 상당한 환경 훼손을 감수하면서 자

원을 완전히 비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산업부문인 에너지 부문에서 두드러지

게 나타났다. 이것은 산업부문의 생산라인에 이용되는 에너지 수요에 대해

서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에너지 수요에도 적용되는 사실이다. 민간부문

은 규제 시설이나 방열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데다 특히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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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거의 무료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상당부분은 아무런 효과를 가져다 주지 못하고 낭비되었다
차

노후한 기술로 인해 극도로 높았던 동독의 에너지 수요는 또한 유황을

많이 함유한 갈탄에 의해 거의 전적으로 충족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대기

오염의 주된 요인이 되었다, 절대적인 수치로 계산하면 동독에서는 매년

3.4%의 유황을 함유한 3억 2천만톤의 갈탄이 사용되었고, 황산과 먼지를

재정화하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으므로 연간 500-600만톤의 황산(구

서독: loo만톤)과 22o만톤의 먼지가 방출되었다. 이로써 동독은 i인당 황

산 대기오염에 있어 세계 수위를 차지했다 출

주민수에 비추어 계산해 보면 동독은 세계에서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가

장 많은 국가중의 하나이다. 동독의 l인당 이산화탄소 방출량은 연간 약 2 2

톤으로 서독의 2배 으며, 국내총생산(GDp)의 단위로 환산할 경우 동독의

이산화탄소 방출량은 서독의 3.5배나 되었다
출

갈탄 채광으로 인해 풍광과 자연에 남겨진 눈에 보이는 거대한 상처들을

보노라면 동독의 자연과 환경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착취되었는가를 분명하

게 알수있다 .

화학부문의 환경 오염을 포함하여 이같은 동독의 환경오염을 제거하는데

는 그 심각한 오염정도를 감안해 볼 때앞으로 수십년이 걸릴 것이다주

9 - 부족한 사회간접시설 및 주텍 정책의 실패

동독은 만성적인 외환 부족과 직접적인 생산을 제외한 부문, 주택부문에

대한 투자재원의 제약으로 인해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으며, 이는 재차 전체 경제의 비효율성을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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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교통수단인 제국 철도(Reichsbahn)의 선로 확충이 거의 이루

어지지 못했다. l988년 동독의 철도는 총 연장 i7oo 킬로미터에 달

했는데, 그중 서행구간이 ll8o개나 되었다, 3G6o개의 교량은 부담능력

이 감소했고, 224개 교량에서는 차량들이 속도를 낮추어야 했다. 지상

건조물의 수리 수요는 지난 8o년대에 7o% 정도만 충족되었올 뿐이

다.

도로망도 확충해야할 기준에 아주 미달한 상태 으며, 구조물의 훼손

이 심한 상태 다. 길이로 보면 58%의 도로망의 보루들이 완전히 무

너져내릴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게다가 도심도로 및 지방

도 로 는 열악한 상태에 있었다. 3만개에 이르는 교량중 lo%는 새로

건설되어야 했고, 3o%는 완전히 개축 내지 보수가 필요했다
출

8o년대 말 전화망은 지역간 중개기술의 7o%가 3o년 이상, 거의 l o o %

가 2o년 이상 諒았을 정도로 완전히 마모된 상태 다. 주민 ioo인당

전화보유대수가 ll대로 동독은 주민당 전화보유수에 있어 세계 65번

째 다.

경제발전에 있어 기존의 환경 오염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환경부문에

있어환경사회 간접시설의 부재내지는 황폐화 다. 동독은 수질정화 시

설을 대체로 갖추고 있지 않거나 보유한 시설들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않았으며, 상하수도 시스템은 대부분 결함 투성이거나 작동불능이었고, 쓰

레기 처리시설은 미비된 상태 다 출

산업 폐수의 95%가 처리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된 채로 방출되어

폐수 그대로 흘러갔다. 주민들의 36%만이 생물학적인 처리를 하거나 기타

정수처리를 한 물을 얻을 수 있었다(구서독 :90%).

3만6천 킬로에 이르는 공공 하수도 중 60%-70%는 구조물에 손상이 있

었고 부분적으로는 긴급히 정화작업이 필요한 상태 다. 공공 상수도 부문

에서는 주민 5o%이상이 마시는 물이 여러 수치에 있어 식수 기준치를 넘

어서 있었다 .

- 7 7 2 -



제5장 경제 .사회 .찰경 통일의 발성

쓰레기 처리 경제는 완전히 새로 조직되어야 했다. 통일될 당시 동독에는

11,000개의 무질서한 쓰레기 저장소가 있었다 .

도시 지역의 가스 공급관은 2/3가 6o년 이상 노후한 것들이었다 .

불충분한 투자는 많은 사회간접시설 부문에 아주 심각한 결과를 야기시

켰다. 이는 특히 건강시설, 사회시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교육, 문화, 스 포

츠에도 해당하는 것이었다. 8o년대 후반에 이 부문의 수리를 위한 건설 수

요는 30%-70%만이 충족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열악한 사회간접시설들은

번번히 이런 저런 대형 신축물에 의해 은페되어졌다 출

동독의 주택건설 정책은 일면적으로 도시 주변에 주택을 신축하는데 집

중되었던 반면, 특히 도심 지역의 기존 건물과 여러 도시의 역사적 유물들

은 황폐화 되었다 .

지난 7o년대와 8o년대에 동독에서는 l8o만호의 주택이 신축되었다. 또 다

양한 차원의 현대화 작업을 통해 동 기간 중 23만 호의 주택이 완성되었다
.

그러나 이용가능한 전체 주택보유고는 동기간중 l백만호가 증가하는데 n

친는데, 이는 신축주택중 9o만호는 무너져 내리거나 헐려버린 주택을 대체

해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주거공간의 확보는 신축 주택의 절반

에 불과했다 구

8o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는 노후한 주택에 대한 현대화 작업이 강화되었

지만, 필요한 수준의 주택 보수작업 - 특히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 은 이

루어지지 않았다 차

동독은 주택 신축에 그 모든 노력을 .기울 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질적인

면에서 여러가지가 부족한 상태 다. l989년 주택의 料%는 실내 화장실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l8%는 욕실이나 샤워실이 없었다. l989년을 기준

으로 보면 동독의 주택들은 서독의 주택과 비교해 볼때 질적인 차이는 말

할 것도 없고 주텍 크기나 l인당 거주면적 면에서 서독 수준에 훨씬 뒤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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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

10. 1990년 당시 동서독간의 상이한 상황

이상에서 언급한 사실들은 전체적으로 l99o년 통일 당시 동 .서독간의

경제적인 출발 상황이 얼마나 차이가 識었던가를 말해 준다출

성장 조건과 고용 조건의 개선t 그리고 공공재정의 안정화를 목표로 했던

서독의 시장 경제 정책은 - 임금협상 당사자들간의 조화로운 임금정책 외

에도 . 지난 l982년 이래 지속적으로 생산과 고용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

와, 서독 경제는 결국 통일 당시에는 이 성장의 시기를 회고해보는 위치에

있었다.

서독의 국민경제는 이같이 아주 높은 수준의 능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

추고 있었던 반면, 동독의 국 경제는 통합을 하기에는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었음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시 동독 정치국의 고위인사들의 말을 빌면 이

미 l989년 가을 지불 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독일의 통일은

이 심한 격차가 있는 두 국민경제가 만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

통일과 더불어 동독 국 경제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점이 서서

히 드러났다. 동독 국민경제의 실질적인 상태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동독 내

부의 세부적인 사정을 점차로 알아가는 것도 펄요했지만 서독의 시장 경제

와의 부딪히는 과정이 필요했다. 그 결과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 그리고 개

별적인 과시물에 의해 은폐되었던 바 동독의 경제적 .환경적 위기는 처음

예측했던 것보다 포괄적이고 심한 정도임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날의 시각에서 보면 왜 동를의 구조조정과정이 통일 당시 생각했면 것보다

더 오래 걸리고 더 비용이 많이 드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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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계획경제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로

l - 인간을 위한 대개혁

사회적 시장경제의 도입은 지난 4o여년간 폐쇄와 고립속에서 살아온 동

독주민들에게는 상당한 변혁을 초래하는 사건이었다. 동독 주민들은 자신들

이요청한 시장경제를 맞아 고전을 하고 있는데, 이는동독 집권당인 사회

주의 통일당(sED)의 독재하에서 그리고 너무 신속하게 진행된 통합 과정

속에서 미처 대비하지 못했던 것을 회복해 가는 의식의 과정올 보석주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일하는 만큼 내일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회주의

통일당의 구호는 동독의 관료들이 원래 실적 원칙을 인정하고 있었음을 보

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로 동독주민들은 지난수십년 동안정

반대의 사실을 경험해야 했다. 즉 동독에서는 별로 일한 것이 없는 자들이

- 즉 당의 관료들 및 국가나 작업장의 관료들 - 종종 값비싼 특권을 향유

했는데, 이는자기가 맡은 "일"에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보린는가 하는 것

과는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이었다. 게다가 7o년대에 들어서면서 능률적인

작업방식을 성공적으로 지지해 나가는 일이 점점어려워졌다. 바로 작업과

정의 합리화라는 역에 있어 특히 엔지니어들과 전문 경 인들은 자신들

의노력이 충분한 보상은 받는 것은고사하고 별성과를 가져다주지 못하

고 있다는 점을 경험했다. 이그룹의 직업인들은 이미8o년대 초에 동독 경

제관료들의 무능에 체념적인 태도를 보 다
.

물른 공공 생활과 사적인 역을 비교해 보면 동독 주민들의 성취 욕구

가 결코 쇠퇴한 것은 아니었다. 즉 諒은 공장 건물, 노후한 기술, 지.저분한

도로들과 도시들, 퇴락한 집건물들에 대해 잘 가꾸어진 집 내부, 극도로 세

심하게 관리된 변장들, 공들여 잘 보존한 자동차들은 좋은 대조를 이루는

것들이었다. 또한 수요가 많은 작업장 기계와 설비들을 마련하는 일은 다

른 작업장의 반대 급부(예를 들면 작업공구들을 승용차 또는 화물차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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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거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경우가 허다했다. 이외에도 고수준의 국가 지

원으로 인해사료보다는 찰과 식료품을 동물 먹이로 먹이는 것이유리했다
주

s z - 인터숍(Intershop)의 발달과 더불어 . 수요가 아주 큰 상품들이나 서

비스의 경우에는 서독의 마르크화(DM)가 제 2 의 통화로서 점점 더 위력

을 발휘했다출

이에 따라 한편으로는 계획경제체제의 취약한 부분들을 착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결핍 현상과 공급 부족에 대해 "계획의 외부에서 민간 주도로~

대웅하는 지하경제가 발달해 왔다
.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체제 전환 이후 자신들이 잘 알지 못하던 사

회에편입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동독주민들히 체험한 바는광고 텔레비젼

이나인터숍을 통해알게된소비사회의 모습이 아니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원했던 경제통합 및 화폐통합이란 것이 동독업체들이 수익성이 없다는 것

을드러나게 하는 것이었으며, 또 많은 이들에게는 우선은 조업단축 및 실

직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의 경우 시장경제

적인여건하에서 자신의 성취욕 및성취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불가능

했다.

몰 론 당초 계획경제로부터 사회적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많은 알력들을

가져다 줄 것이고 상당 기간 동안은 적웅상의 어려움이 불가피하게 있을

것이라는 점을통찰하지 못했던 것은아니다. 사회적 시장경제가 동독지역

에포괄적으로 투입한 사회적 조치및노동정책적인 수단들의 목적은 주민

들로 하여금 바로 이같은 어려움들을 감당하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은 바로 각 개인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

정하고 자기책임하에 경제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주 r ,

개인이 소비자이건 노동자이건 또는투자가이든 기업가이건 이는 변함없는

원칙이다. 수십년간 후견인과 같은국가의 배려와 조종속에 살아 온 사람들

로서는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사고를 전환한다는 것이아마 가장 힘든 작업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동독주민들은 시장경제가 각 개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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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해주는 기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붙잡아왔다 準

동독 주민들의 성실성* 능력 그리고 성취 의지는 특히 새로 설립된 업체

들에서 잘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업체들에서는 가장 현대적인 생산 기술의

도움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卷

많은 이들은 동독의 경제적인 부흥 및 주민들의 소비 욕구를 감안하면

아주 많은 일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공되어지는 일자리는 현재

아주 적은 상태에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 이같은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 것

인가 하는 것은 무엇보다 사회주의가 남겨 놓은 유산에 좌우되는 것이지 f

l99o년 7월 l일 경제, 화폐 및 사회 통합과 더불어 동독에 도입된 시장경제

체제에 달린 것은 아니다. 몰론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동독의 경제적인

능률과는 상관없이 임금을 서독 수준으로 실질 조정하고자 하는 임금 정책

이 동독지역의 고용상황을 현저히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출

2 . 사회적 시장경저피피로의 전환

독일 연방정부는 l989'd-1990년 체제 전환기를 맞아 급속히 악화되는 동

독의 경제 사정과 이주자들이 급증 사태를 맞자 l99o년 2월 l3일자로 화폐
)

경제 및 사회 통합을 제안했다. 협상은 대담하게 진행되어 이미 l99o년 5월

l8일 국가조약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졌고, 이와 더불어 사회주의적 중앙 통

제 경제로부터 사회적 시장경제로의 급격한 전환이 시작되었다 等

2.l. 화리통합

2.1.1. 통화정적적인 협력의 시작 : 여행 외환 기금

독일 통일 과정에는 화폐, 경제 및 사회의 통합이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회폐정책상의 협력이 이루어졌다. l989년 콜 수상이 제안한 "lo개항 통일

방안門은 여행 외환 기금(Reisedevisenfonds)이라는 형태의 최초의 구체적인

통화정책적 지원을 위한 단초를 담고 있었다. 이 기금은 동독 주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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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황으로서는 비교적 유리한 환율로 태환가능한 통화를 얻을 수 있도

록 해줌으로써 장기간 돈없이 서방 지역을 여행하는 일을 용이하게 해 주

기 위한 것이었다 를

동독 주민이면 누구나 이 여행 외환 기금에서 2oo 마르크(DM) 수준의

지불 수단을 얻을 수 있었는데, loo 마르크는 l:l로, 그리고 나머지 loo 마

르크는 l를로 교환이 가능했다(l4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는 각 금액의 절반).

2oo 마르크 전체를 교환할 경우에는 lo의 교환율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동

독 주민들이 볼 때 7:l 내지 lo:l의 당시 시장 환출에 비하면 아주 유리한

교환출이 었다 .

이 기금의 전체 규모는 29억 마르크 으며, 동독 정부가 7억 5천만 마르

크 그리고 서독 정부가 2l억 5천만 마르크를 부담했다. 이 기금의 교환 과

정에서 발생한 동독 마르크화는 소위 보상 기금(Gegenwertfonds)으로 전환

되어, 동독 정부와 공동으로 선정한 프로젝트에 사용되도록 했다출

거의 l5oo만에 이르는 동독 주민들이 서독 마르크화(DM)를 얻기 위해

이 여행 외환 기금을 이용했다. 5o억 26oo만 동독 마르크가 2l억 66oo만 마

크르의 서독 마르크화로 교환되었는데, l4억 5l關만 동독 마르크는 l:l의

교찰율로 그리고 35억 75oo만 동독 마르크는 5:l의 비출로 교환이 이루어졌

다. 보상 기금으로 재유입된 재원은 주로 동독 지역에서 이 목적으로 계획

된 프로젝트들에 지출되었다. l99o년 7월 l일 통화 전환이 실시될 때까지

지출되지 않은 소량의 돈은 서독 마르크로 교환되어 연방재정에 편입되었

다.

여행 외환 기금은 양 독일 국가간의 통화정책상의 협력에 있어 중요한

일보를 딛는 것이었다. 이 기금으로 인해 양 지역 주민들의 상호접촉이 용

이해졌고, 이는 통일과정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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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i2. 단리적 혜결 방안 대신 신속한 마르크(DM)화 도입

l99o년대 초에는 양 독일 국가간의 통화정책 7 의 협력에 있어 또 다른

일련의 조치들이 불가피해졌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우선은 단계적인 화

폐통합의 모텔올 마련했다. 이 단계적인 화폐통합 계획은 동독의 경제질서

를 점차적으로 시장경제적인 여건으로 조정한 다음 그 마지막 단계로 단일

통화를 창출한다는 것이었다. 여러 상이한 단계적 화폐통합안들이 제시되었

지만 이러한 제안들이 설정하고 있는 목표는 대체로 일치했다. 이 통합모델

의 장점은 그 자체가 논리적인 완벽성을 지니고 있고 경제적인 합리성에

근거한 것이라는데 있다출

그러나 이미 l99o년 l월 말 단계적인 협력을 통해 이 두 지역의 국민경

제를 서서히 접근시키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급속히

진행된 동독의 해체 과정은 신속한 행동을 요구했다. 게다가 또한 예상할

수 있었던 점은, 단계적인 통합 방안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방식

으 로 재정비 된 동독의 경제가 우선은 체제전환의 위기를 려을 수 밖에 없

으며, 이 가운데 많은 주민들의 생활 조건이 더욱 힘들고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출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은 서독의 마르크(DM)화를 동독에 신속히

도입하는 것이었다. 동독 주민들도 명백히 서독 마르크화를 받아들일 것올

요구했다. 급속히 악화된 동독의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는 양

독일 국가간의 화폐를 통합하는 일이었다. 서독 마르크화의 도입으로 독일

통일의 실현을 위한 돌이킬 수 없는 과정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정치적으

로 도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었다. l99o년 2월 7일 연방내각은 지

체없이 동독과 화폐통합에 관한 협상을 할 것을 결의했다 출

2.1.3. 교환출의 문제

그 다음 몇주간 양 독일의 대표자들은 집중적인 논의를 가졌었다.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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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사이에 이루어진 이논의의 과정에서 특히어려운 문제로 둥장한 것은

교환출의 문제 는데, 이를결정하는데에는 여러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했
다.

교환출의 문제는 우선은 이른바 현금잔고의 규모와 관계있는 것이었다.
이 잔고의 규모는 은행이 기업* 주택건축, 그리고 국가부문에 제공한 신용

(자산부)과 개인및기업의 은행자산(부채부)으로 구성된다
를

이같은 은행차변(Aktiva)과 대.U(Passiva)올 전환하는 것은 서독 마로크

화의 통화량 중가를 초래하며, 통화량이 너무늘어나면 서독마르크화의 안
정성이 위협받을 수있다. 따라서 서독마르크(DM)화의 총통화증가량은

기대되는 동독의 잠재생산력에 상웅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l99o년초 이후 제시된 자료들올 보면동독 경제의 생산 잠재력은 서독

경제의 생산잠재력의 약10-11% 수준이었다. 이로서 이미중요한 수치가

주어졌다. 따라서 동독의 제안대로 개인의 저축이나 유통 현금올 l:l로 교

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서독지역의 통화량 M3(비은행 보유의 통
화고를 말하는 것으로 유통현금, 국내의 비은행들이 독일금옹기관에 예치

한요구불 예금, 4년지불기한이하의 적금및법적인 해약기간을 가진 지

축액둥이 이에 해당함)는 l99o년 초 약l조2천억 마르크 다. i:i로의 교
환은 이 통화량이 2천5백억 마르크, 즉2i% 증가하는 것을의미했다. 이
는 통화정 책적인 면에서 보면적절한 것으로 여겨지는 수준의 두배나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현금잔고에 대해보다일반적인 교환율인 2:l을 적용하는

방안만이 고려되었다. 이외에도 교환율을 설정하는데 있어서는 사회적인 요

인들도 고려되어야 했다. 따라서 독일정부는 처음부터 l:l의 교환출은 저

축액에 한정시키는 방안을 염두에 두었다
구

잔고현금의 교환보다 더어려운 것은유동현금, 즉임금, 봉급, 임대료,

연금등의 교환이었다. 임금을 새로운 통화로 환산하는데는 무엇보다 동독

기업들의 경쟁력을 감안해야 했다. 왜냐하면 동독기업의 경쟁력을 우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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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 로 결정하는 것은 임금 수준 및 임금인상 추이, 임금 코스트, 그리고 이

자 부담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임금 수준을

동독의 생산성에 상웅하여 결정하는 것이었다 출

동독 경제에 관한 자료들을 토대로 보면 당시 동독 기업의 생산성은 물

론 부분적으로는 그 편차가 크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서독 기업들의 l/3

수준을 유지했었다. 따라서 동독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

금코스트 내지 총임금이 서독의 l/3 정도여야 했다. 많은 상품에 대해 예상

되는 국가지원의 철폐에 따른 물가상숭율과 늘어나게 될 사회보장 기여금

을 감안하면 약 2:l의 교환을이 동서독 간의 생산성 격차에 부합하는 것이

었다.

l:l 보다 필씬 낮은 교환율은 물론 임금생활자들에게 큰 타격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다. l988년 서독의 평균 임금은 3t85o 마르크(DM)f 동독의 평균

임금은 l,27o 동독 마르크 다. 2:l의 교환율을 적용할 경우 동독의 평균임

금은 635 서독 마르크(DM)에 불과했다. 동독 지역에서의 생계비가 상대적

으로 낮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주민들의 실질 잉금은 사회 부조금

(Sozialhilfe) 수준을 밑도는 것이었다. 따라서 2:l의 교환율은 동독에서의

서독으로의 이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것이며, 동독에 대한 사회보장비

의 지출의 대폭적인 중가를 초래했올 것이다 會

서독 정부는 독일 중앙은행(Bundesbank)까지 참석한 집중적인 논의를 거

쳐 l99o년 4월 22일과 23일 경제 및 사회공동체t 화폐통합올 위한 대 동독

협약에 관한 기본 제안을 의결했다.

이 제안의 주요 내를은 다를과 같다:

. 임금과 봉급은 원칙적으로 당시 상황의 l:l 수준으로, 다시 말해 동독

내 국가지원금의 철폐나 가격개혁에 대한 보상없이 전환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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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향후 임금정책은 동독 기업들의 경쟁력에 아주 중요한 의

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광범위한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 출

동독의 연금제도는 서독의 연금제도를 따른다. 즉 45년 보험가입 기간

중 평균 순임금의 7 o %로 한다 .

동독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신용 잔고는 원칙적으로 2및로

전환한다. 그러나 l인당 4천 동독 마르크까지는 l:l의 교환출로 교환

이 가능하다 주

비동독 거주 주민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정에 합의하되, 이 규정은

무엇보다 l99o년 l월 l일 이후부터 적용되고 있는 3:l의 교환출을 갖

도록 한다 .

그러나 화폐교환의 세부 내용들에 관한 최증적인 결정들은 동독 정부와

협의가 있은 후에 내려져야 할 사안들이었다. 화폐, 경제 및 사회 통합에

관한 동서독 정부간의 공식적인 협의는 l99o년 4월 27일 이루어졌다. 양 독

일정부는 아주 신속하게 이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이미 l99o년 5

월 2일 전문위원회에서 화폐교환 방식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출

이 과정에서 동독 정부는 l:l의 우대 교환율이 적용되는 금액에 있어서

연령에 따른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 특히 나이가 많

은 계층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화폐교환을 통해 이들이 일생동안 수고한 U

동의 댓가를 가능한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바로

수십년간의 계획경제하에서 가장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연령과 무관하

게 책정되는 4천 동독 마르크라는 상한 금액대신에 은행구좌 소유자의 연

령에 따라 우대교환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서독 정부는 이같은 제

안의 변경을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이는 연령에 따라 차둥교환율을 적용한

다는 규정이 서독 마르크(DM)의 통화량을 더 증가시키지는 않기 때문이었

다.

통일조약(統一條約, 제25조)에서는 경제, 화폐 및 사회 통합의 창출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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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약 제lo조 제6항에 따라 저축가들에게 대해 명목상으로 줄어든 저축

액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의 지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우선

인민 소유 재산의 스토크를 받아 들여, 그 수익성올 확인하고, 이 재산올

우선적으로 경제 구조조정과 국가의 재정정비에 사용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루어진 것이었다출

신탁관리청의 재산 상태가 부채상태에 놓이고 이것이 앞으로 연방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 예상되자, 독일 연방하원의 재정위원회는 l992년 4월 3o일

자 권고안과 보고서에서 구 인민소유 재산에 대한 지분권은 배분할 가능성

이 없거나 이를 대체하는 보상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l992년 이 문

제를 다루었던 독일 연방하원의 청원위원회도 증서로 준 저축가들에 대한

지분권에 대해 재원를 마련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같은 견해

는 독일 정부에 의해 표명된다(인쇄물 12/4524).

2.1.4. 화피 교환 차리보전기금, 치무청산기금, 구쳐무변피기금

화폐 교환에 있어 교환율을 확정하는 문제는 화폐교환 차액보전기금

(Ausgleichsfonds Wahrungsumst린ung)을 통해 동독의 금출기관들에게 차

액보전 청구권을 분배하는 문제와 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은행 차변

과 은행 대변의 일부에 대해 상이한 교환출올 적용함으로써 은행의 대차

대조가 불균형적인 발전을 보 다. 차변 금액이 대변 금액보다 적은 은행은

생존이 불가능해졌으며, 그렇게 될 경우 동독지역에 효출적인 은행 제도를

확충하는 작업은 어렵게 될 것이다. 시장겅제하에서 즉시 투입이 가능하고

동독지역 전체를 커버하는 금융기관망을 갖춘 은행 기구의 존재는 신용재

원의 마련과 동독 지역의 시장경제 부홍프로그램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고,또 이 사실은 현재도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은행 차변의 평가 절하된 부

분, 즉 은행 돈을 빌려간 고객들에 대한 은행측의 줄어든 청구권에 대해
t

그리고 또한 가격 결제와 기타 은행 대차 대조의 수정분 보전을 위해 표준

가격의 조정 항목을 설정해야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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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차액보전은 화폐교환 차액보전기금에 대한 유이자의 청구권의 설

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차액보전청구권의 할당은 금응기관들이 수지의 조

정외에도 채권자 보호와 경쟁의 이유에서 적어도 결산 총액의 4% 이상인

자기 자본을 확충하는 선에서 이루어진다. 화페 교환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금출기관들에 대해서는 유이자의 차액보전 의무가 부과되어진다 출

l992년 말까지 동독의 금응기관들에 대해서는 약 65o억 마르크 규모의

차액보전 청구권이 분배되었는데, 이같은 청구권의 분배가 아직은 완결되지

않았다.

화폐교환 차액보전기금은 보전청구권이 보전의무를 초과함으로써 생겨나

는 이른바 순수 결손액의 수준에서 동독의 국가재정 대신에 둥장한 채무청

산기금(Kreditabwicklungsfonds)에 대한 청구권을 갖고 있다. 금융기관과

대외무역업체들에 대한 이같은 청구권의 규모는 현재 총 l,loo억 마르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이같은 차액보전 청구권 이외에 채무청산기금이 넘겨 받는 것으로는 l)

l99o년 lo월 3일자를 기준으로 28o억 D M에 이르는 동독의 국가 부채, 2)

통일 조약 제23조 제7항에 따라 국림 베를린 은행에 대한 보중 책임에서

생겨나는 연방의 의무(아직은 아무런 부담이 생겨나고 있지 않음) 그리고

3) 통일조약에 의거 대외 무역의 독점 및 외환 독점의 범주에서 또는 기타

동독이라는 국가가 지불해야 하는 과제로 인식되는 2o억 마르크에 이를 것

으로 추정되는 서독 및 외국에 대한 청구권과 부채의 청산 비용 둥이 있다
찰

화폐, 경제 및 사회 통합에 관한 조약과 통일 조약에 따르면, 채무청산

기금으로 총괄되는 동독의 부채는 향후 신탁청 재산의 매각으로 생겨나는

수익금으로 이를 청산할 수 있을 경우 신탁청으로 이를 이전시키기로 되어

있었다. 나머지 부채는 연방과 동독의 주들이 반분해서 분담하기로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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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러나 이같은 구상은 실현이 불가능했는데, 이는 그 구상에 따라 채

무청산기금과 신탁청 부채의 절반을 분담하는 것이 동독 주들의 재정 능력

올 넘어서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출

따라서 '연방 재정건실화 방안의 시행에 관한 법률'을 마련, 예산규정 8

2 6 에 의한 법적 능력이 없는 특별 재산이라는 구채무변제기금법에 의거

l995년부터 '구채무변제기금'(Erblastentilgungsfonds)을 신설할 것을 규정

하고 있다. 연방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는 이 '구채무변제기금' 에는 l994

년 말까지 구체화될 동독의 모든 재정적 유산에서 생겨나는 부채들이 총망

라되어진다. 앞에서 언급한 l994년 말까지 일년간 더 연장되는 채무청산기

금의 부채(U- 1,400억 마르크)와 약 2,3oo억 마르크로 추정되는 신탁청 부채

가 여기에 속하게 된다
.

'구채무변제기금' 의 재원 마련을 통해 현재 총 4,ooo억 마르크에 이를 것

으 로 예상되는 부채를 가능한한 한 세대내에 청산하고, 이로써 동독 사회주

의의 재정적인 유산들에 대한 재원 문제를 가능한 한 단기간내에 종결하게

되어 있다출

2.1.5. 동독 화피 피도와 은힝 저도의 구조 변경

화폐 통합의 협상 과정에서는 교환 방식이 공공의 주된 관심사 다. 화

Bil, 경제 및 사회 통합의 창출을 위한 조약은 이를 넘어서 동독 금출 부문

에 관한 다수의 규정들을 담고 있다
출

2.1.5.1. 동독의 화피 피도 및 은헝 피도

동독의 은행 제도를 전환하는 문제는 특히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 다. 화

폐 통합에 관한 조약에는 이와 관련해서 "민간 은행, 동업조합 형태의 은

행, 공공 은행의 경쟁하에" 시장 경제적인 금움제도를 확충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l99o년 5월 l8일 국가 조약, 제lo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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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붕괴 이전까지는 동독의 화폐 제도 및 은행 제도는 엄격히 계획경제

적인 관점을 따른 것이었다. 서독에서와 같은 두 단계의 중앙 은행 제도 -

즉 중앙은행인 독일 연방은행(Bundesbank)과 상업 은행(시중 은행) -가 존

재하지 않았다. 금응 제도의 주된 기능을 한 것은 동독 국립은행

(Staatsbank)이었고, 이 은행은 중앙 은행과 시중 은행의 기능을 동시에 갖

추고 있었다 출

이 국립은행은 발권은행으로서 통화량의 계획과 통제의 의무를 지고 있

었다. 또한 동시에 이 은행은 일반 상업은행으로서 산업체, 건축 부문, 내독

교역, 교통, 우편, 통신분야도 담당하고 있었다. 게다가 이 은행은 동독 주

민들에 대한 여행 경비의 판매도 담당했다 .

그러나 동독의 은행 제도에서 그 수적인 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것은 '저축 은행(Sparkasse)' 들이었다. 이들의 중요한 역할

은 . 물론 상당히 제한적인 범위내에서지만 . 민간인에 대한 금옴 서비스

의 제공이 었다 .

이외에도 다양한 시중 은행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 은행들은 특별한 고객

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또는 특수한 임무를 위한 은행들이었다. 이 점에 있

어 동독의 시중 은행 제도는 서독의 금옹기관들과 큰 차이를 지닌다. 서독

의 경우에는 일반 시중은행들과 저축 은행들이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 상품

을 선보이며 경쟁 관계에 있지만, 동독의 금출기관들은 특정한 범주의 고객

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경쟁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제공되는 은행 서

비스는 주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로 금전의 위탁과 신용 제공에 국한되어

있었다.

2.1.5.2. 서독 중앙 은 행 저도의 도입

화폐 통합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면서 그 가치가 충분히 입증된 서독의

중앙 은행 제도를 확장된 새로운 통화 지역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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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해졌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통화정책적인 수단을 투입할 경우에 있어

독일 연방은행(분데스방크)의 독림성, 그리고 통화의 안정이라는 동 은행의

금옴정책의 최고 목적은 확대된 통화지역에 있어서도 침해될 수 없는 사실

이었다. 따라서 국가 조약과 더불어 독일 연방 은행의 금응 정책상의 책임

과 서독의 중앙 은행 제도가 동독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독일 연방은행은

동독 지역에서의 그 권한 행사를 위해 동독 전지역에 l5개 지점과 베를린

에 l개의 관리소를 설치했다
零

l99o년 8월 3l일자의 통일 조약은 마침내 연방은행법을 동독 지역에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이 연방은행법의 확대 적용과 더불어 독일 연방

은행의 조직은 동둥한 대우라는 원칙에 위배되지 않은 기초를 가져야 하고

임시관리소의 설립을 포함 l99o년 5월 l8일자의 국가 조약에 의거한 잠정

적인 규정들은 지속적인 규정들에 의해 대체되어야 했다출

l992년 lo월 22일 독일 연방은행법을 새로 정비하면서 이같은 요구들은

새롭게 반 되었다. 이 독일 연방은행법의 개정과 더불어 몇가지 기술적인

내용의 수정외에도 이제까지 9개의 주 중앙은행을 이제는 동독 지역을 포

함하여 ll개의 주요관리소로 병합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동독

도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독일 중앙은행의 조직에 편입되었다 출

2.1.5.3. 동독 시중은힝 분야의 구조 변경

동독 시중은행의 구조 변경도 그동안 상당한 진척을 보 다. 동독 국 은

행으로부터 일반 상업은행의 업무들이 분리되어, l99o년 4월 l일자로 새로

신설된 독일 신용은행(DKB)과 베를린 시립 은행(BsB)으로 이관되었다
출

동독 지역에 시장경제적인 은행 제도를 확충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은 작

업들을 통해 진척이 이루어졌다:

- 서독 은행들의 조기 참여(지점 설치, 저축 은행과 동업 조합 은행에

대한 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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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자기자본 형성지원과 손실 보전을 보장해 주기 위해 화폐 교

환차액보전기금을 통한 동독 은행에 대한 지원

동독 은행들의 재정 지원을 위한 독일 연방 은행의 과도기 규정

연방의 보증 책임을 기초로 베를린 국림 은행에 의한 잔존 구은행연

합의 합병 보장 찰

이제는 "베를린 국림은행"으로 전환된 과거 동독 국림은행은 현재 청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청산 작업의 범주에서 모든 통상적인 은행 업

무를 보고 있다. 이 은행은 나아가 화폐, 경제 및 사회 통합의 창출에 관한

국가 조약의 과제들을 수행할 의무를 부여 받고 있다. 이는 화폐교환 차액

보전기금의 운 및 이와 관련동 은행에 이양된 과제들, 그리고 화폐교환

시까지 동독의 국립 은행과 앞에서 언급한 바 이 국립 은행에서 생겨난 두

개의 은행(독일 신용은행과 베를린 시립은행)간에 발생한 투자 관계 및 재

정지원관계의 관리와 청산 작업을 수행한다 等

독일 신용은행(DKB)은 현재 '정(플러스)의 청산 은행' 으로 그 정관에 의

거 투자 업무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은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은행은 주로 상공업 부문의 인민 소유 기업들과 주택 건설 부문의 지방자

치기업 및 동업 조합기업들에게 l99o년 6월 3o일까지 보장해 준 신용들을

관리하고 있다(구 신용).

동독의 저축 은행(Sparkasse)들도 국림 은행에서 분리되諒다. 이 저축은

행들은 그간 신설된 동독 저축은행 협회, 독일 저축은행 및 지로(Giro) 협

회 및 독일 지역 저축은행 협회 둥과 긴 한 협력 속에 서독 저축 은행의

모델을 따르는 구조 변경을 실시했다. 동업조합 은행과 기타 동독의 은행들

도 그동안 서독의 은행들과 유사한 구조를 갖기 위한 기초 작업이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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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화피통합어 따른 저 경혐

2.1.6.1. 통화량에 미친 향

화폐 교환과 더불어 통화량 M3는 근본적으로는 안정화 정책에 따라 책

정된 좁은 범주안에서 증가를 보 다. 3,000억 동독 마르크에 이르는 동독

의 개인 및 업체들의 은행 예금이 l,82o억 서독 마르크로 교환되었으며 )

이는 평균 교환출이 1.65:1이었음을 보여 준다출

전체 독일의 통화량 M3는 화폐 교환을 통해 처음에는 약 l5% 증가를 보

으며, 이로써 동독의 생산 잠재력의 추정치인 10%-11% 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통화량이 이같이 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근본적으

로는 이전에는 은행간 거래로 규정되어 통화량의 계산에서 "따로 제외되어

있었던" 대외 무역업체들의 요구불 예금이 이제는 통화량에 산입된데 기인

한 것이다 燎

이외에도 이전에는 동독 주민들의 경우 자신들의 저축액을 장기 저축의

형태 - 장기 저축은 통화량의 계산에서 제외됨 - 로 예치할 수 있는 가능

성애 없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동독 은행들의 구조 변경은 또한 다양

하게 은행에 돈을 예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따라서 여러 저축

자들이 이같은 기회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저축액을 장기적으로 예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

이같은 적응 과정은 예상보다 급속히 진행되었다. 이같은 동독 주민들의

예금 태도의 변화는 l99o년 하반기 동독 지역의 M3가 l65억 마르크가 감

소한 l,635억 마르크에 이르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기석를 했다. 이는 서독

통화량의 l2.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

독일 연방은행은 l99l년 초부터 독일 전체 통화지역을 대상으로 금응 통

계를 내고 있어 l99l년 l월부터는 서독과 동독의 금응 상황에 대한 분리된

수치를 규칙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특별 보고서들을 보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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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의 통화량은 그간서독수준의 약 淸% 정도로 내려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1.6.2. 가격 변동

교환 방식 및 동독지역의 소비태도와 저축태도둥은 우려했던 바 물가
상숭을 광범위하게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독 지역에서는 l99l년 중반까지 물가상숭은 낮은수준에 머물러 있었
cy. 이는주목할 만한현상이다출 제냐하면 장기간 지속되어 온서독의 부홍
은 장벽이 무너진 이후동독지역으로부터 생겨난 강력한 수요를 통해 7)
업들의 가격인상의 재량권올 더욱확대해 주었기 때문이다. l9料년 여름부
터는 인플레율이 뚜렷한 증가를 보여, l99l년과 i992년 중 소비자 물가는

각각3.5%와 4% 증가했다(9o년: 2.7%). 그러나 이같은 물가상숭은 화폐
교환에 따른 통화량의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것이아니라 예를
들면그이전해들과 비교해 볼때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과
같은요인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서독마르크(DM)화의 도입이후동독지역의 소비자 물가는 동독 마르
크화의 가격수준에 비교해 보면 오히려 내려갔다, l99o년 하반기 생계비
가격 지수는 l989년 수준보다 3% 낮았다. 물른 그 이후부터는 동독지역
의인플레를은 급격한 증가를 보 다. 동독지역의 이같은 물가상황의 악화
는 동독 지역의 높은임금인상f 국가지원의 철폐그리고 과거에만 해도 비
교적 저수준에 고정된 물가들(예를 들면임대료)의 대폭인상 둥이 주요인
U 4 .

2.1.6.3. 자본시장에 미친 향

경제 통합 및 화폐 통합, 그리고 이에따른급속한 통일작업은 l99o년
연방의 재정차입 에 의한재원조달을 대폭늘어나게 했다. 따라서 l99o년
연방의 총 재정차입(만기 자본시장 재원의 부대재원조달+ 순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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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액)은 i989년에 비해 8o3억 마르크에서 l,449억 마르조로 늘어났고, 순

자본시장 청구액은 i54억 마르크에서 663억 마르크로 늘어 났다.

指料년 중에 연방 정부는 한편으로는 긴축적인 지출 정책과 다른 한편으

로 는 세수의 증가로 인해 연방의 자본시장 청구액을 현저히 줄일 수 있었

다.그 결과 연방의 총 재정차입액은 l,2l7억 마르크, 순 자본시장 청구액은

3oo억 마르크로 줄어들었다 출

l99o년 연방 재정 수요의 급격한 중가는 우연히도 주로 호의적이며 수익

성이 좋은 시장과 맞아 떨어졌다. 따라서 된반적으로 예상된 자본 수익출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연간 평균 공채 유통 이율은 l989년 7%에서

i99o년 8.8%로 증가했출).

다른 요인들 외에도 자본 시장 청구액이 줄어든 것은 연방 정부측에서

보면 금융 정책에 있어 행동 여유가 그만큼 늘어난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는 l99l년 이후 장단기 이자을을 내리는데 중요한 전제 조건을 형성해

주었다.

2.2- 경저통합

2.2.l 단일한 경피질서의 도입

화폐 통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제 통합은 l99o년 7월 l일 같은 시

기에 효력을 가지게 되었고 사회적 시장경제를 위한 절대적인 법적 기초를

형성했다. 경제 통합은 l99o년 lo월 3일자로 효력을 갖게 된 통일조약과 더

불어 양독일지역에 단일한 경제 질서가 도입됨을 의미했다 燎

이미 국가 조약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정되었다:

. 경제통합을 위한 공동의 기초는 사회적 시장경제이다(l조, 3항)

. 동독은 시장의 힘과 민간주도가 전개되기 위한제도적인 틀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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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ll조, 2항)

동독은 서독의 모든 중요한 경제 법규를 수용하거나, 또는 이에 이긋나는

동독 법규들은 폐지하고 서독 법규를 도입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모든 시

장경제적인 질시를 구성하는 요소들 . 사적 소유, 효율 경쟁, 자유로운 가

격 결정, 계약의 자유, 업 활동 및 업 지역의 자유, 직업의 자유, 그리

고 노동, 자본, 서비스의 자유로운 운용 . 이 단번에 동독지역에서의 경제

활동을 위한 근본 원칙이 되었다. 국가 조약의 한 부분인 이른바 "주요 원

칙 기록(LeitsatzeprotokolD"이 이를 위한 법적인 기초를 제공해 주었다 .

이 프로토콜은 무엇보다 경제 통합을 위한 다음의 중요한 지침들을 포함

하고 있다:

. 경제적인 성과가 주로 민간 경제와 경쟁에 의해 발휘되어야 한다 출

. 계약의 자유를 보장한다. 경제활동에 관한 자유는 가능한 한 침해되

어서는 안된다 .

기업의 결정은 계획으로부터 자유로와야 한다(예를 들면 기업의 생

산, 구매, 공급, 투자, 노동 관계, 가격, 수익의 사용 둥)

민간 기업과 자유업(Freie Berufe)은 국 기업이나 조합 기업에 비

해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 .

불가피한 전체 경제적 이유로 가격을 국가가 확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가격 결정은 자유로와야 한다
.

경제 활동을 위해 업 활동,토지나 기타 생산 수단의 취득 및 이용

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

국가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소유하에 있는 기업들은 경제성의 원칙

에 따라 운 되어야 한다. 국 기업들은 가능한 한 빨리 경쟁력을

갖도록 구조조정하고 또 가능한 한 민간 기업 소유로 이전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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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零

우편 및 통신을 위해서는 연방 체신 구조조정법의 제도 및 질서정책

원칙들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간다 .

2.2.2. 재획경피적 요소와 시장경피적 요소의 혼합 린피

이같은 주요 지침들의 수용과 더불어 계획 경제적 요소와 시장경제적 요

소를 흔합하려는 모든 노력들은 배제되었다. 만약에 이와는 다른 결정들이

내려졌더라면, 이는 필연적으로 동독의 전환 과정이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

왔을 것이다 출

특히 경쟁을 창출하고 보장하는 작업은 동독지역의 개별적인 경제활동들

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로 작용했다, 따라서 질서정책

적인 면에서 보면 동독이 서독의 "경쟁제한 금지법"을 수용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국가 조약 Pkt. 11.1의 부록 II). 이것은 또한 국가 조약에

서 합의한 바 국가의 대외무역의 독점 폐지에도 해당하는 것이었다. 제l3조

l항과 제ll조 3항에서 동독은 특히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의 규정들을 준수하는 가운데 자유로운 대외 교역올 보장하고 자국의 법을

E u의 경제정책적인 목표에 조정할 것을 확약했다
.

제기능을 하는 국가내적인 경쟁 내지 국가외적인 경쟁의 보장은 가격 결

정의 자유를 도입하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공급과 수요를 기

초 로 가격이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어야, 그 가격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희소성(稀少性)을 반 해주는 것일 수 있고 그를 통해 자원을 효과적인 방

향으로 분배하고 낭비가 일어나지 않게 해 준다. l99o년 5월 l8일자 국가

조약은 경제통합을 위한 "주요 원칙 기록"에 이같은 질서정책적인 근본 원

칙이 되는 사상들을 확정, 기록함으로써, 이같은 원칙들을 완전히 고려했다
.

본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있던 것으로는 또한 생산 수단과 토지등의

사적 소유와 이용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동독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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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l조 3항에 사적 소유를 시장경제의 본질적인 요소로 인정함으로써

이같은 원칙을 근본적으로 인정했다. 이같은 동의는 다음의 평가, 즉 사적

소유를 형성할 수 있으며, 자신의 판단과 목적에 따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전망이 현재 경제의 전환을 위해 요구되는 성취 의욕과 능

력을 풀어놓을 수 있다는 평가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零

서독의 회사법을 전용(轉用)하고 인민 소유의 기업과 콤비나트들을 합자

회사 형태로 전환시킴으로써 동독의 기업들은 시장경제적인 거래활동에 참

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직 형태를 갖게 되었다
출

시장경제의 급속한 도입을 위한 중요한 전제들은 " D M 화 대차대조표법

(D-Mark-bilanzgesetz)"에 의해 마련되었는데, 동독은 국가 조약에 따라

이 법을 공표할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 .

동독 지역의 회계는 서방 국가들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주

예를 들면 계획경제하에서는 구매코스트 또는 생산코스트가 국가의 가격

책정에 의해 결정되어졌는데, 이같은 계획경제하의 평가 규정들은 기업의

자산상황을 실질적인 상황에 걸맞게 전달해 주기에는 부적절한 것들이었다
.

대차대조를 보면 차변은 과대 평가된 반면, 대변은 과소 평가되었다. " D M

대차대조표법"은 동독 지역의 기업들로 하여금 l99o년 7월 l일 자로 D M 화

개시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 목적을 위해 모든 재산상태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담은 재산 목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상태에 대한 새로

운 평가 작업의 결과 기업 경 가와 출자자, 특히 신탁청은 그 기업의 실질

적인 재산상황에 대한 개관을 얻을 수 있고, 채권자와 투자가들은 이를 통

해 가능한 위험들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DM화 대차대조표법"에 들어

있는 바 채무초과의 폐지, 자본 확충 및 새로운 자본확정에 관한 규정들 또

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들이다. 동 규정들은 기업들이 시장경제로의 전환

을 위한 충분한 자기 자본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다 .

국가조약은 시장경제의 구성 요소들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하는 것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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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중앙집권식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과감한 전환을 위한 본질적인

규정들을 담고 있다
.

2.2.3. 경피통합의 일부로서의 활경 통합

국가조약 제l6조는 독일의 환경 통합을 위한 기초를 제공해 주었다. 즉

l99o년 7월 l일 발효된 동독의 환경일반법은 이를 위한 중요한 법적 기초

를 마련해 주었다. 포괄적이며 예방 원칙에 충실한 서독의 환경법이 동독

지역에 확대되었고, 이로써 두 가지 목적이 달성되었다:

. 경제통합 및 화폐 통합 이후에는 "환경 팀핑(Umweltdumping)"의 여

지가 전혀 주어져서는 안된다. 따라서 동독 지역의 모든 새로운 시

설들은 서독에서와 동일한 엄격한 환경보호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출

그러나 동시에 선부담(先負擔) 상황, 시설물의 상태, 그리고 필요한

환 경 행정의 완전한 신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의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과도기가 필요하다는 사실 또한 고려되어졌다 .

이 국가조약과 관련하석 통일조약 제34조는 이외에도 입법자들이 예방

원칙, 원인제공자 원칙 및 협력 원칙에 입각하석 인간의 자연스러운 삶의

기초를 보호하고 적어도 서독에서 이룩한 높은 수준의 생태학적인 삶의 환

경 - 특히 생태학적인 정화 프로그램 및 개발 프로그램의 확충 - 을 촉진

하는 법을 제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2.4. 국가 재정상의 변경 사항

화폐, 경제 및 사회 통합은 또한 국가 재정에도 대폭적인 변화를 초래했

다. 이에 따라 공공 재정은 서독의 재정법과 제정 구조에 맞게 구조조정을

겪어야 했다(국가조약 제26조와 부록 IV, III.1). 이 외에도 국가의 재정 운

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독의 국가 재정 적자를 제한 내지 축

소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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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법질서, 헹정조직 및사법조직의 전면적 적용

국가조약과 더불어 사회적 시장경제를 위한제도회인 프레임은 주어졌지
만, 이같은 제도적 프레임이 아직전반적인 국가및민간의 법질서, 를리고

o1o)] 속하는 공동의 행정및사법의 조직화를 통해보완되어야 한다는 점

이 곧 드러났다.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경제및화폐통합은

중도에 중단되 었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조약과 더불어 전반적인 법질서 및

국가조직, 행정조직이 동독지역에 확대적용되었다
.

2.2.6. 경피를 위한 보조정피

시장경제하의 구조 정책은 질서정책적인 면에서 종종 지속적인 지원과

자림을 위한일시적인 지원간에 곡예를 하는경우가 드물지 않다. 국가조약

N l4조에는 모든 위험들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위기를 담은, 과도

기적으로 동독지역의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형성에 신속히 적웅하는것을 용
이하게 해줄 조치들을 취할것을 합의하고있다. 이를통해동독지 역에 대

한재정이전에 기초한 국가의 경제정책의 길이 열렸다.

통일조약과 더불어 동독경제를 위한지원조치는 상당한 정도로 확대되었

는데, 이는통합과정을 지속적으로 가속화 함으로써 국가조약에 의해 발효

된 경제통합에 또한 물질적인 형태를 부여하기 위한것이었다. 동독경제의
구조조정 을 위한 일련의 국가의 지원조치를 통해동독지역에 유리한 방향
으 로 우대하는 경향이 .형성되었다.

통일조약 제28조 2항에 따라경제성장과 구조전환을 촉진하기위해 개별
적으로는 특히 지역적인 경제지원의 동독지역으로의 이전, 경제와 접한
사회간접시설에 특히중점을 둔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환경개선을 위한조
치, 중소기 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지원프로그램의 마련, 그리고 산업체
의 자기책임하에 입안된 구조조정 구상을 기초로 경제의 현대화와 구조적

인전환을 위한조치들에 관한합의가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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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은 이외에도 서독에 편입됨으로써 서독에서 적용되고 있던 연방 차

원의 모든 경제 지원 프로그램들과 유럽 공동체(Ec) 차원의 프로그램을 요

청할 수 있게 되었다
출

이보다 조금 늦게 구상된 "동독 부흥 공동대응책(Aufschwung-Ost)" 전

략의 전(前)단계를 형성했던 이 모든 지원 조치들의 우선적인 목적은 가능

한 한 신속하게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민간 투자 및 공공투자를 활성화하

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광범위한 역에 걸쳐 생산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만, 지속적으로 안정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이것은 동시에 동서독의

소득과 생활 수준을 점진적으로 평준화해 나가는데 전제 조건이 되기때문

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결함들에 그 원인이 있는 체제 전환상

의 심각한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같은 문제들은 광범위한 국

가 지원 조치들만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아니었다 (제 5장 I

참조).

2.3. 사회통합

사회적 시장경제에는 사회보장과 사회부조가 필수적이다. 이는 경제적인

성과와 사회 안정은 상호조건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경제 활동은

복지와 사회 안정을 위한 물질적인 전제조건이 된다. 사회의 안정은 재차

경제적인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따라서 l99o년 5월 l8일

의국가조약은 화폐, 경제및사회통합이 일체를 이룬다는 점과동서독 지

역의사회적 수준이 서독의 연방 노동법 및사회법 질서의 원칙에 의해 단

일하게 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l99o년 7월 l일 동서독간의 화폐, 경제 및 사회통합조약이 발효되었는데

이에따라 동독의 임금과 연금을 l:l로 서독의 마르크화(DM)로 교환해주는

작업을 통해 체제가 잘 갖추어진 연방독일의 사회 보장 체제가 동독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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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확대되었다. l99o년 lo월 3일 통일조약이 발효됨으로써 이같은 목.표는

보다 더 잘 성취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정책상 필요한 과도기 규정들은

후일 대체가 용이하도록 제한되었고, 그 적용시한도 정확하게 명시했다. 이

같은 과도기 규정들의 목적은 특히 동독 지역의 경제 변혁을 사회적으로

충분히 측면지원하고 주민들에게 적절하고 신뢰할만한 보호책을 보장해 주

는 것이었다
.

2.3.1. 임금협상의 자출성 및 노동정의법

이미 국가조약과 더불어 사회적 시장경제의 구성 요소인 노동법의 프레

임이 마련되었다. 이는 바로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 그리고 노동조건과

경제 조건을 보존.발전시키기 위한 단결의 자유를 의미했다. 기존의 동독

의 노동법 질서와는 분명하게 결별을 고하면서 동 법규는 임금과 기타 -U

동 조건이 국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동조합, 고용주 단체 및 고용주간의

자유로운 합의를 통해 확정되도록 규정했다
.

서독의 임금협상법이 확대 적용됨으로써 임금협상의 자율성이 보장되었

다. 이것은 단일한 경제권을 확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 을 뿐만 아니

라,이를 넘어서 사회적인 노동 조건을 책임감과 형평성올 갖고 경제발전에

적응하게 하는 정책을 통해 임금협상 당사자들이 사회계약적인 경제활동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게 해 주는 조치 다 출

2.3.2. 기업 헌장 및 기업의 공동 결정

경제, 화폐 및 사회 통합이 가져다 줄 문제들올 근로자의 이해는 물른 기

업의 이익을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동독

에서의 시장경제적인 구조의 형성이 처음부터 근로자의 기업 경 참여를

동반하는 것이어야 했다. 이에 따라 이미 국가조약은 화폐, 경제 및 사회

통합을 위해 서독의 공동 결정권3)을 동독 지역에도 확대.적용할 의무를

3) 공동결정권(Mitbestimmungsrecht)이 란 근로자가 경 협의최(Betri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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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었다 출

또한 l972년 제정된 기업헌장4)의 확대 .적용으로 자유롭게 선출된 경

협의회(Betriebsrat)를 통해 포괄적인 지위를 갖는 근로자 대표단이 경 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경 협의회 제도로 말미암아 당시 동독 지역에 화

Bil, 경제 및 사회 통합에 따라 등장한 기업 내부의 문제들을 근로자의 이익

은 물른 고용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평화를게 해결할 수 있는 전제가 마련

되었다.

2.3.3. 혀고 보호 (KQ 識曆誠ngsschutz)및 노둥 보호

계획경제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로의 체제 전환은 당시까지 동독에서 실시

되고 있었던 이른바 고용 보장의 실천이라는 과제를 제약했다. 왜냐하면 이

고용 보장이라는 과제는 실제로는 직업의 자유, 직장 선택의 자유 그리고

(고용)계약의 자유와는 합치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

들을 불법적인 해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화폐, 경제 및 사피 통합의 도입

과 더불어 서독의 해고(解雇)보호법이 사회적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는

구상과 함께 동독 지역에 확대 .적용되었다
.

그러나 사회적 계약이라는 근거에서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해

고 보호 규정이 적용되어졌는데, 이 과도기 규정들은 그 사이 대부분 기간

이 만료되 었다출

노동 보호라는 역에 있어 국가조약은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보호에

관한 동독 법규를 적절한 과도기를 설정하고 서독의 노동법에 따라 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전반적으로 새롭게 규정한 것은, 비록 동독의 많

은 규정들이 형식적으로 서독의 규정들에 비견할만하지만 효과적인 노동

rat)형태로 기업경 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함

4) 역주: 기업헌장(Betriebsverfassungsgesetz)이란 민간기업체에서 기업의 사회적

문제, 인사에 관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 근로자의 공동 참여 및 공동결정

을 규정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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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위한 기술적인 전제 조건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었다. 이외에도 몇몇 부문, 예를 들면 화학 물질 및 유해 물질

방출에 관한 법과 같은 부문은 서독의 규정들에 비견할만한 법규들이 부재

했다.

통일조약과 더불어 노동 보호와 관련해서도 서독의 법규 및 제도가 동독

지역에 확대 .적용되었다. 이로써 전체 독일 지역에 걸쳐 그 효능이 입중편

이중적 노동 보호 체계가 확립되었다 차

2.3.4. 서분화된 사회 보장 피도

국가조약은 또한 단일한 체제의 사회 보장을 위한 전단계의 역할을 수행

하 다. 이 국가조약에 의거 동독은 연금 보험. 의료 보험, 상해 보험으로

세분화되는 사회 보장 및 실업자 보장 제도를 확립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

었다. 그리고 이를 담당해야 할 기관들은 공법적인 성격을 띠는 자치체(自

治體)로 국가의 법적인 감독하에만 놓이게 되었다 .

국가조약은 또한 사회보장의 재원 조달을 위해 서독의 법을 수용할 것을

규정했는데, 예를 들면 국가 재정에 대해 사회보장 담당 기관들의 재정적

독립성, 서독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회보장 기여금 정액율에 따라 부과되는

기여금을 통한 대부분의 서비스(보상) 재원의 조달, 보험 가입자의 평균 보

상액을 기초로 한 기여금 책정 기준의 확정, 그리고 기여금 및 보상금의 임

금과의 연계 둥이 그것이다. 또한 국가조약은 일정한 과도기 후에는 보험

가입 의무자들의 경계 구분도 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국가조약은 이외에도 연금 보험, 의료 보험, 상해 보험의 보상지불에 있

어 과도 기간과 적웅 기간을 규정했으며, 연금 보험, 의료 보험, 실업자 보

험에 대한 초기 재정지원조치 (Anschubfinanzierung)를 원칙적으로 자립적

인 사회 보장 제도 구축을 위한 지불 능력 보조로 간주했다 .

이같이 설정된 진로(進路)는 통일조약과 더불어 더욱 공고히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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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9l년 l월 l일부터 동독 지역에 독림적인 사회 보장 기관들에 의해 의료

보험, 연금 보험 및 상해 보험이 도입되었다. 물른 이 사회 보장 담당 기관

들은 그 시점에만 해루 부분적으로 아직은 자신들의 과제를 완전히 수용할

형편에 있지는 못했는데, 이는 그 당시만 해도 동독 지역에는 아직 이를 위

해 필요한 구조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 기 때문이다 출

따라서 국가조약은 지금까지 사회 보장을 담당한 기관들이 l99l년중 공

법적인 성격의 법적 능력을 갖춘 기관들로 전환되어 해당 기관들의 과제를

넘겨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

2.3.5. 실업 보혐 및 고용 촉진

동독 지역에서는 공적인 실업을 억제하는 정책을 취했는데, 이는 경제의

생산성에 부담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임금 소득이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결과

를 가져왔다. 따라서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 경제가 시장경제적인 구조로 전

환하기 시작하자 필연적으로 노동력의 방출(放出) 현상이 생겨났다. 따라서

통합 과정의 시작과 더불어 동독 지역의 노동관리의 효을성을 높히고, 체

제 전환으로 인한 고용감축의 대부분이 실업(失業)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배

려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 즉 통합의 과정에서 노동 시장의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은 참으로 중요한 사안이었다. 따라서 국가 조약은 이미

당시 동독으로 하여금 서독의 고용촉진법에 상웅하는 고용 촉진을 포함한

실업 보험 제도를 도입할 것을 규정하 다. 이 과정에서 실업에 대해 수당

을 지불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이라는 조치에 우선권을 두

었다. 이와 관련해 조약 당사국인 동서독 정부는 실업 보험의 확충 작업에

긴 한 협력을 하기로 합의했다 수

l99o년 lo월 3일 부터는 서독의 고용촉진법 (Arbeitsfoderungsgesetz)

이 동독 지역에 확대 .적용되었다. 동독의 대대적인 구조 변혁 과정을 감

안, 이 법은 물른 부분적으로는 다소 완화된, 한시적인 특별 규정들과 더불

어 동독 지역에 확대 .적용되었는데, 이는 동독 지역에 적극적인 노동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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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라는 수단을 보다 강화된 형태로 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燎

이외에도 동독 지역의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추가 조치로는 조기 퇴직 제

도의 길을 열어 놓은 것이었는데, 동독은 이미 l99o년 2월 이 제도를 도입

했다.

2.3.6. 연금 보혐

동독의 구 연금법은 서독의 연금법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동독

의 연금은 광범위한 최저 연금 규정 내지는 최저 기여금 규정으로 인해 Z L

수준이 평준화되었으며, 이전 직장 수입이 얼마 는가는 연금 책정에 별로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다. 또한 동독 지역에서의 연금은 연동적인 체제를 갖

추지 않아, 소득 수준에 따라 신뢰성있게 규칙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이루

어지지 않았다. 이는 사회적 시장경제에 걸맞는 양로보장제도의 기초가 되

는 이른바 성과(成果)의 정의(正義)라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

따라서 국가조약은 이미 동독의 연금 제도를 임금 및 기여금과 연관된

서독의 연금법에 따라 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로는 현재의

연금이 순임금 수준에 따라 조정되어야 했다. 독일 연금법의 최종적인 조정

작업은 l992년 l월 l일 이후 서독 지역에 발효된 사회보장법(SGB) VI의

도입 및 동독 지역에로의 이 법의 확대 .적용을 통해 이루어졌다. 동독지

역으로의 동 법의 이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연방 특별법인 연금.이관법

(Renten-Uberleitungsgesetz)에 규정되었다. 이로써 l992년 l월 부터는 원

칙적으로 전 독일지역에 단일한 연급법이 적용되고 있다. 물른 사회적인 불

이익을 가능한 한 피하기 위해서는 서독의 연금법을 바로 동독 지역에 확

대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신뢰의 보호라는 원칙하에 연금

수혜자 및 연금 수혜 연령에 근접한 사람들을 위해 한시적인 성격의 과도

기 규정을 도입했다. 게다가 동서독의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를

때까지는 동독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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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의료 보혐

중앙에서 통제하는 국 보건제도에서 비중앙집권적이고 자유로우며 다

원화된 의료 구조로의 전환은 동독의 건강 관련 의료 구조를 서독의 부양

체제에 적합하게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작업을 요구했다. 동독 국민에 대

한 의료상의 부양 체제가 차질이 없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조약은

동독의 의료보험법을 서독의 의료보험법에 따라 조정할 것을 규정했다. 이

에 따라 국가조약은 기존의 의료 구조를 잠정적으로 지속시키는 일 외에도

이를 서독의 의료 구조에 맞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변경시켜 나갈 것과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의료 보험 조합들간에 계약적인 관계 형성을 규정하

다. 질병시 생계의 보장은 서독에서 근로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사회보장에 의해 지불되던 질병보조금을 질병 6주 기간 동안은 고용

주가 계속 보상지불을 하도록 전환되었다
.

통일조약은 독림적인 의료 보험 조합의 도입과 서독의 의료 보험 제도의

확대 .적용을 통해 이같은 조정 과정을 가속화시켰다. 사회보장법(SGB) V

가 l99l년 l월 l일 자로 동독 지역에서도 발효되었다. 이로써 동독 지역에

자유로운 보건제도를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인 환경이 갖추

어졌다. 동독 보건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일조약은 또한 한시적인 특

별 규정도 담고 있다출

2.3.8. 상해 보혐

동독의 상해 보험법을 서독의 상해 보험법에 따라 조정한다는 점은 이미

국가조약에서 규정되었다. 당시 동독에는 서독에서와 같이 부문별로 세분화

된 조직 구조가 갖추어져 및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조약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 상해보험법을 동독 지역에 일거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 적용할 것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동독의 상해보험법은 l99o년 l2월

3l일까지는 그대로 존속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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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9l년 l월 l일을 기준으로 우선 상해 보험의 조직에 관한 서독의 규정

들이 동독에 확대.적용되었다. 이외에도 사고 방지에 관한 법, 진료 행위
.

재찰(再活) 및 구금법이 동독 지역에 확대.적용되었다. i992년 i월 i일 이

후부터는 결국 그 나머지, 즉 그때까지 미적용된 나머지 법규들이 동독 지

역에 확대 .적용되었다 .

2.3.9. 사회 부조 (Sozialhilfe)

서독의 전체적인 사회 보장 제도의 범주에는 이 외에도 공공 사회부조에

의해서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역이 하나 더 있다. 이 사회 부조는 다

른사회 보장 제도에 의해 메꾸어지지 않는 역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

공공의 부조는 일반 사회 보장 시스템이 개인의 특정한 웅급 상황의 해결

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거나,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거

나,또는 개별적인 경우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상관없이

작동되는 시스템이다. 이사회부조는 기본법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른바 사

회적 국가를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곤궁한 경우라도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

하는 삶을 지속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해 준다. 이에 따라 국가조

약에는 사회 부조 제도를 도입할 것을 합의했다. 물른 구 동독에도 그 근본

에 있어서는 서독의 사회부조 제도에 비견되는 사회복지제도가 있었다. 예

를 들어 보조 규모가 소득, 재산 및 생계 필요 정도에 종속되었다. 그러나

동독의 사회 복지 제도는 중앙 정부의 업무로 동독의 국가재정에 의해 재

원을 조달하 다. 동독의 경우 사회 복지의 지원은 별로 큰 역할을 발취하

지 못했는데, 이는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이 복지금을 받았고 장애자

시설 또는 양로 시설들은 중앙의 국가재정에 의해 재원을 공급받았기 때문

이다.

l99o년 7월 l일 동독-사회부조법이 공표되면서 단계적인 조정작업이 이

루어졌다. 이 동독 사회부조법은 그 목적과 과제 설정에 있어서는 서독의

사회부조법을 모방했으며, 이미그 근본이 되는원칙들, 즉 비우선 원칙, 자

조의 의무, 개별 경우의 특수성에 따른 필요적절한 개인적 부조라는 원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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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 법규는 주로 생계 유지의 보조에 국한되었

다.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

데,이는 이제까지 재원이 우선은 장애자 시설 및양로 시설로 홀러갔기 때

문이었다 .

통일조약쉐 따라 l99l년 l월 l일부터 서독의 연방 사회부조법이 몇가지

유보 조항을 포함한 상태로 동독지역에 확대.적용되었다. 주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들의 경우 사회부조의 관리가 이제 막 확충 단계에 있었으므로 연

방부조법에 따른 부조는 l99l년이 지나면서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

곤궁에 처한사람들을 관료조직에 의존하지 않고부조할 수 있기 위해, 7

리고 또한 동독의 최저 연금 수혜자들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사회 부조에

의존하지 않게하기 위해 국가조약과 더불어 연금 보험, 상해 보험, 실업

보험 보상금에 사회 보조금을 도입했다. 이는 곤궁 상황에 처하는 일을 예

방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보조금 제도는 보험의 원칙과는 합치될 수 없는

것으로 과도기적으로 설정되었으며 한시적인 것이다
.

3 . 시장경저적 소유권 제도의 부활

사회적 시장경제가 효율적으로 기능을 하려면 그에 상웅하는 소유권 제

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즉 제대로 기능하는 토지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

면경제재건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동독의 사회주의 체

제하에서 체계적으로 파괴되어 버린법치국가적, 시장경제적인 요구를 충족

시키는 소유권 제도의 회복은 이미화폐, 경제 및사회통합올 이루는데 중

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

3.l. 통일이전의 상황

구동독 소유권제도의 특징은 사적인 소유의 사용 가능성이 아주 제한되

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전통적인 형태의 토지(초地)의 법적 이용은 특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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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주의적인 이용권에 의해 대체되었다. 그 결과 합법(合法)적인 소유권 관

계를 형성하는 것은그다지 중요한 일이되지못했는데, 이는특히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러했다. 따라서 또한 법규에 따른토지 대장(土

地臺帳)의 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토지측량 부문도 사정은 마찬가지

으며, 대부분의 경우측량이 거의이루어지지 않거나 불충분한 정도로 이루

어졌다. 게다가 동독은 사회주의라는 단일국가를 표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인 지위를 갖는 공법(公法)적인 성격의 지역체로서 자기 재산을 갖춘

자유롭고 독림적인 지방자치단체나 주(州)가 없었다. 이른바 인민소유의

경제단위인 기업들의 형편도 마찬가지 다. 동독기업들은 자유로운 운의

가능성을 갖지 못했고, 화폐, 경제 및 사회 통합의 도입과 관련해 비로소

그같은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

3-2- 주요 규정

이같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이미 통일

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하에서 이루어졌다찰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역에 걸쳐서는 성공할 수 없었다
.

따라서 통일조약에 의해 동독에는 법치국가적 .시장경제적 요구에 부웅

하는소유권제도의 도입이 예비되었다. 통일조약 제2l조 이하그리고 o1sl

관련한 기존의 법규들에 의해국가 재산을 새로 생겨난 공법적인 지역체들

(지방자치단체, 주), 기업들 그리고 신탁청에 귀속할 수 있는기반이 마련되

었다. 아울러 민법전(民法典)의 도입작업은 동독지역에 대한 .확대 .적용

규정'에 의해더욱보완되었다. 이법규들에 의해인민재산이 시민법적인

소유물로 전환되었는데, 이과정에서 토지나 기타물건에 대한시민들의 권

리의실질적인 내용은 전혀손상을 입지않았다. 통일조약과 더불어 .재산

법'(財産法, Vermogensgesetz)도 또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本書 Ni 4 장

Iv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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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과거 인민공유 재산의 귀속

동독의 구 인민공유 재산의 귀속(歸屬) 문제에서 7 원칙적으로 새로운 소

유주에 대한물질적 .법적소유권 획득과 이같은 귀속을 토지둥기부에 형

식적으로 바꾸어주는 작업을 구분해서 다루어야 한다. 구 인민공유 재산의

물질적 .법적 귀속은 통일조약 제2l조와 제22조, 그리고 이조약에서 의결

된 l99o년 6월 l7일자 신탁법, i99o년 7월 6일자의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및

l99o년 2월 2l일자의 정당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출

소유권 문제에 관한 본질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법은 "신탁법

(Treuhandgesetz)"이다. 동 법 제ll조 2항에 의해 이제까지 인민 공유의 기

업들이 l99o년 7월 l일자로 주식회사로 전환되었고, 이와동시에 기존 겅제

단위의 기금소유에 속해 있던 재산과 법인체 산하에 속해 있던 토지들이

주식회사의 소유로 되었다. 동법제l조 4항에 의거신탁청은 주식회사로 전

환된 경제단위의 자본 소유자로 되었다. 제 2U- - U1 5차 시행령에 의해

다른 자산들도 신탁청에 귀속되었다. 신탁청은 이 자산들을 민 화할 의무

를 지고 있다(본서, 제 5 장 理/.3 참조).

통일조약(Ev)에서 의결된 바 재산의 물질적 귀속을 토지등기부에 공식적

으 로 둥재하는 작업의 기반을 마련해 준 것은 구 인민공유 재산의 확정에

관한 법인 l992년 8월 3일자의 재산귀속법(VZOG)이다. 이 법은 원래 ‥7l

업사유화 장애제거 및투자촉진법"(약칭 "장애제거법")의 일부로 l99l년

3월 29일 발효되었다. 이 법은 두가지 특별 규정, U- SDAG-Wismut에 의

한 계약동의법과 사회보장재산법에 의해 보완되어졌다
출

통일조약 제2l조는 l99o년 lo월 3일구 인민 공유 재산(행정 재산)의 분

배에 관한 규정이다. 행정 재산에 관한 소유는 기본법(基本法)의 과제 분할

이라는 원칙에 따라 해당 행정 담당 기관에 귀속되며, l989년 lo월 l일 현

재 해당 재산을 누가 주로 사용했는가에 따른다. 소유권은 법적인 효력에

의해 해당 행정기관에 귀속되는데, 이같은 귀속은 재산귀속법(VZOG) 제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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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l)항 2에 따라 지역 담당 상급재정기관의 최고책임자에 의해 원칙적으

로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l99o년 lo월 3일 현재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구 인민 공유의 재산은 통일조약 제22조에 따라 특별 연방

법에 의해 분배된다(재정재산).

사용에 의한 물질적 .법적 귀속 외에도 통일조약 제2l조 3항과 제22조 1

항 7은 원상 회복에 관한 특별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아무린 보상

이 이루어지지 않은채 어떤 공법적인 단체의 자산을 중앙 정부 또는 주 정

부나 지방 자치 단체(지방 단체)가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 자산들은

상급재정기관 책임자 내지는 신탁청장에 의해 해당 공법단체 또는 그 법적

인 후속 단체에 반환된다. 이같은 원상회복 규정과 동열에 있는 것은 통일

조약 제2l조 2U(2 H S 3)의 규정인데, 이에 따르면 구 제국 재산은 법률에

의해 연방재산으로 된다. 원상 회복의 내용 및 범위에 관한 자세한 규정은

연방 정부가 의결한 둥록절차촉진법안(연방 상원 인쇄물 36o撚3)에 들어 있

다.

구 인민공유 재산의 귀속은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 과

정에서 투자조치의 실행을 위한 귀속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 l993년 l린

분기 현재 상급재정기관과 신탁청에는 약 35만건의 재산권 귀속 신청이 접

수되었으며 이 중 약 42%가 처리되었다. 독일 통일 시점에 동독 지역에 6

백만개 이상의 인민 공유 필지가 있었으며 이제까지 경험에 비추어 귀속

신청 한 건당 해당 토지가 평균 석섯 필지 음을 감안하면, 계산상 약 l백

만건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l理3년 l/4분기까지 접수된 약 35만건

을 제외하면 아직도 약 65만건의 신청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3.2.2. 동독의 정당 및 대중조직의 재산

정당 및 대중 조직의 재산에 관해서는 구동독 국회인 인민의회는 구동독

정당 및 대중조직 재산 관리 위원회(UKPV)로 하여금 국내외에 있는 동독

의 모든 정당과 산하 조직, 법인 및 대중 조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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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부여했다. 이 기관들은 동 위원회(UKPV)에 자신들이 운 하고 있

는 재산 상태를 지난 l945년 이후의 유래 및 잔존 여부를 포함하여 포괄적

으 로 통보해야만 했다. 이 재산은 우선은 u K p v에 의해, 그리고 l99o년 lo

월 3일 통일조약 발효 후에는 신착청에 의해, 신탁 관리하에 놓이게 되었

다. 통일조약에 따르면 신탁청은, 과거 구소유권자가 그 재산을 기본법(基

本法)의 의미에서 물질적 .법적인 원칙에 따라 취득한 것이라면, uK p v의

협조하에 그 재산을 구 소유권자 또는 법적인 상속권자에게 반환해야 하며f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구동독 지역의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차

그런데 동독의 정당들과 대중 조직들은 아직까지 자신들의 재산 공개라

는 이 법적인 의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u p K v 는 아

직 완결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었다. 물른 부분적으로는 한때 이 기관들

에 속했던 재산들을 확인하고 동독 지역의 공익적인 목적에 전용하는 일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독.소(獨.蘇) 친선협회의 재산 중 3oo만 마르크만

공익적인 목적에 사용되었고, 2,500만 마르크는 "동서 해후" 재단으로 넘어

갔다. u K p v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는 특히 다음의 단체들의 재산이 있다:

사회주의 통일당(SED)/민주 사회주의당(pDs) 소유 l25개 업체> 기독민주당

(CDU) 26개 업체, 독일 민주 농민당(DBD) 2개 업체, 독일 자유민주당

(LDPD) 19개 업체, 독일 민족민주당(NDPD) 15개 업체, 자유 독일 노련

(FDGB) 2개 업체, 독일 청년 자유연맹(FDJ) 15개 업체, 독일 민주 여성연

맹 3개 업체, 농민 상호부조연합(VdgB) 24개 업체가 그것이다, 이외에도

SED/PDS, CDU, DBD, LDPD, FDGB, FDJ, V d g B 와 독.소 친선협회는

총 l만개 이상의 필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재산들의 귀속은 동독에서

의 물권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아직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

3.2.3. 투자 우선

미해결 재산권 문제의 처리(자세한 것은 제 4 장 참조)가 이른바 원상회

복 원칙으로 인해 투자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통일조약은

투자법과 더불어 특별한 투자는 우선권을 가지도록 규정해 놓았다 .

. 2o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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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이 우선권(優先權) 규정 (Vorfahrtregelung)의 사상적인 배경은*

구 소유권자의 재반환 이익은 동독 국민경제의 급속하고도 지속적인 회복

이라는 아주 공적인 이해 관계와 상충될 경우 포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準

사원상 회복에 앞서 투자 우선"이라는 원칙은 l992년 3월 22일자의 장애제

거법과 l992년 7월 l4일 제 2차 재산법 개정법률에 의해 그 대상 범위가

점점 확대되었고, 특히 가능한 투자 대상물은 물른 예정된 투자 목적도 = L

범주에 들어가게 되었다 .

새로운 투자우선템은 종래의 재산법 제 3조 6항과 8항, 3a조의 우선권 규

정들과 투자법의 우선권 규정들을 단일한 규정으로 총괄하고 있다. 이 총괄

규정은 우선권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고 상호 교차적인 내용의 지침

과 같은 이중 규정들을 피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상호간에 규정의 내용에 관

한 합의가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서 절차를 신속

하게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새로운 규정은 무엇보다 절차 문제에 있어

그 내용이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은 그 사실에 있어서의 본

질적인 내용 변경도 수반해야 했다 燎

다응은 그 사실에 있어 본질적으로 변경된 내용들이다:

- 주거 공간 창출을 위한 투자 목적에 대한 보다 응통성 있는 정의

. 기업의 투자 목적의 보충

- 기업의 토지가 기업 투자의 일부인 경우 기업 토지를 투자 목적에

환원시킬 수 있는 가능성

구 소유권자에 대한 특별한 투자 절차의 마련

재반환 청구 범위에 대한 단일한 교섭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대해 추후 투자증명을 보장

. 2 7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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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절차상의 변경 내용들이다:

- 절차의 단일화

- 투자적 인 경우재반환 청구권 배제에 대한결정을 함께내릴수있
는 가능성

외부 투자계획에 관한동의시 구소유권자 자신의 투자계획에 관한
청문 규정의 강화

- 매각 대금 정리에 관한 규정

3.2.4. 물권법의 개정

l993년 7월 연방 정부가 결의한 물권청산법(안)은 법적으로 불충분하게
규정되어 있는 타인의 토지에 관한법적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동독에서의

이용권은 토지소유주의 참여없이 그리고 심지어 기존의 소유권 관계를 전

혀 고려하지 않은상태로 행사되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무질서하여 이를
청산하기 위한 법규가 요구되는 토지이용이 다반사 다. 그결과토지린

유권자와 토지이용권자간의 법적인 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거나 불

충분하게 정리되었고 따라서 쌍방간 이해를 조정하는 것이어려됐다. 통일

조약은 유보 조항을 설정하석 이를물권청산법으로 규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계 획 및 통제경제가 무너지자 한편으로는 주택, 농업.임업.상업용
으로 취득한 건물의 사용권자, 설림자 및 취득자와 다른 한편으로는 종종

동독 지역에 살고 있는토지소유자들간에 상당한 갈둥이 야기되었다. 통일

조약및l992년 7월l4일자 제2 차재산법 개정법률(유예)의 규정들에 따

르면이용권자들이 토지소유주의 퇴거요구에 대해보호를 받았다. 물권청

산은 토지의 이용또는취득과 정당한 이해조정에 관한민법적인 기초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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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획된 규정들은 다음의 원칙들을 담고 있다:

. 타인의 토지에 지은 건축 투자물은 비교적 잘 f.호해야 한다. 동독

당국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행동으로 인해 그 토지의 이용이 이용

권의 부석에 의한 것인지 석부를 판단할 수 없다
.

토지 이용자와 토지 소유주간의 이해 조정은 민법에 의해 이루어져

야 한다. 이 과정에서 조정 작업은 물권청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의 시가를 고려해야 한다 .

토지 가격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와 토지 소유주간에 5o:5o으로 분배해

야 한다. 현재의 토지 가격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전

환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토지 관련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우연

히 생겨난 이익이므로, 국가는 그 이익을 분배할 때에 동둥 취급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찰

3.2.5. 피권 청산 . 피약의 유여

여가, 레크레이션 둥의 목적에 부동산을 사용한 경우나 임대차인들에 의

한 건축 투자물은 각 경제적 .사회적 이해를 고려하여 기존의 계약적인 이

용관계를 민법(民法)에 맞게 조정하는 특별한 규정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

한 법안도 현재 준비중에 있다 .

그같은 법안을 입안하기 전에 우선 이용자에 대한 보장이 요구되는데, 이

같은 보장은 둥록절차 촉진법에 들어 있는 계약-유예에 의해 가능하다. 과

거 농업생산조합(LpG)이 사용한 토지의 이용자들에게는 일단 토지 소유주

에 대해 그 토지를 소유할 권한이 주어진다. 토지소유주는 이에 대한 조정

의 댓가로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계약 유예는 해약 중단을 포함한다 .

해약 중단은 계약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채권 청산법에 따라 청산되지 않거

나 나증에 청산될 계약들이 우선 해약되는 것을 막는다. 그러나 해약 중단

은 제 2 차 재산법 개정법률에서의 유예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유상(有償)

적인 것이다.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주에게 해약

. 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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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부여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

3.2.6. 토지 둥기부 피도

능률적인 토지 둥기 관청들은 구동독에 대한투자 활동을 위한전제 조

건이기도 하다. 과거동독에서는 토지거래가 바람직하지 않은 일로 석겨졌

다.토지 소유의 의미가 아주 의식적으로 축소되어야 했다. 그 결과 토지

둥기부 제도에 해당하는 부동산 업무는 기술적인 장비부족은 물른 자격을

갖춘 인력이 부재했다. 과거동독이 저지른 이같은 태만 행위들로 인해동

독의 각주들은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다. 이들은 측량관청에 비치된 토지

둥기부들을 사법기관으로 환원시킨 후에야 정리작업을 시작할 수있었다價

토지둥기부 관청들의 상황은 전체적으로 긴장되어 있다. l992년말 동독 및

베를린의 토지둥기부 관청에는 62만건의 미해결 신청건들이 놓여있었지

만 (물론 이신청건들 중에는 일부가 둥록 가능하거나 이의가 주어져 있거

나확정적인 신청건들이 아니었고 또이제서야 새로신청된 건들임),1993년

7월까지는 약49만 4천건으로 줄어들 수 있었다. 9i년말에는 미해결 신청건

이 6l만건 이었다燎

동독의 주들은 처리건수를 늘리고 특히투자적인 신청(부동산 소유권 이

전의 합의 내용나 토지저당권둥의 둥록)은 단기간에 처리하려고 많은노력

을 기울 으며, 그 노력은 성공적이었다. 연방 정부는 그와같은 신청건들

의 우선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이에관한단일한 규정을 제공해 줄 법규를

마련중에 있다. 동독의 토지등기부 관청들에서의 상황에 의해투자가 장애

를 받는 일은 따라서 대폭줄어들었다. 물른 이는다른신청건들은 과거구

서독의 경우 보다 시간이 더오래걸릴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

늘어난 미처리 신청건(부록 54 표 참조)들의 처리에 보다 많은 시간이 걸

리겠지만 주정부 및 연방정부가 이제까지 취해 왔고 또 조치할 계획들을

감안할 때 상황은 점차로 개선되고 있다. 예를 들면 베를린 같은 지역은

34,000건의 미처리 건수들이 l992년 i2월말까지 거의 처리될 수 있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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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센주의 경우에는 l3"1. 1,000건에 이르던 미처리 신청건수가 l993년 3월에

는 l0"J 4,000건으로 줄어들었다 .

튀링겐주에서도 l992년 6월 이래 미처리 재고 건수는 56,000건이나 줄어

들었다(l993년 6월 기준). 브란덴부르크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처리 작업이

있었다(7월말에 약 48,500건). 작센-안할트주에서는 l992년 l2월에서 l993

년 5월까지 미처리 재고 건수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는데, 그동안(l993년

7월 기준) 미처리건의 처리가 계속 있어 왔다. 이는 신청건수가 상당히 많

은데도 불구하고 주들의 조치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를른 재산담당

관청의 확대와 토지거래의 일반적인 추세를 통해 토지 둥기부 관청들은 또

다른 도전들을 맞게 될 것이다 .

신청 재고수를 재차 줄이는 길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부

문에 있어 동독 주들(베를린 제외)의 법률가 수요는 현재 총 66l명이다準 U L

러나 높은 수준의 신청건 재고 및 신청건들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이 수요

는 약 5 o % 더 늘어나야 한다. 따라서 총 99o명의 법률가가 필요한데 5개

동독 주들에는 다만 약 8lo명의 법률가만이 "독자적인" 주의 고용인으로

또 파견 인력으로 작업에 임하고 있다. 여기서 서독의 주들이 적어도 정상

적인 상태에 이를 때까지 동독의 주들을 지원하는 것은 토지 둥기부 관청

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쌓여 있는 신청건들

에 대한 신속하고도 정확한 처리가 가능하다. 나아가 파견 기한을 줄일 것

이 아니라 늘이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왜냐하면 동독의 토지 등기부 관청

에 고용된 인력들은 서독에서는 경험하지 않았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

따라서 직장적웅훈련 기간중 얻은 경험들을 효과적으로 적용함으로써만 확

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수

토지 등기부 관청의 부담을 덜어 주고 신청 재고건의 처리를 위한 보다

중요한 작업은 현대적인 정보 기술의 투입이다. 여기에서 생겨나는 기술적

. 2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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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가능성의 검토를 위임 받은 연방-주 작업팀은 구서독에서 이미

시험을 한 전산처리(EDV)-절차를 전역에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 정보망

구상의 총 예산은 6천만 마르크인데, 비용의 절반은 연방에서 부담한다(부

록 55 표 참조). 이 계획은 아주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l992년 말까지

94개 토지 둥기부 관청에 l,2oo개의 컴퓨터 작업장이 설치되어 활발한 활동

을 벌이고 있다. 연방의 재정 지원은 93년 l/4분기 말 현재 l,76o만 마르크

이며, 여타 확충 프로그램은 l995년까지 계속되는데, 중점은 올해에 있다漆

이미 언급한 바 둥록절차 촉진법란 더불어 토지둥:로...정리 조치.터o.l

도 현대적인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이제까지의 ?<☜태9 토지 둥기부 운

을 능률화할뿐만 아니라 토지 둥기부를 완전 자동화하고 이로써 기술적

인 가능성을 완전히 활용하기 위한 법적인 기초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기

술적인 가능성들은 또한 상업둥기부 또는 조합둥기부나 선박 등기부와 같

은 기타 경제 거래에 필요한 둥기부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等

3.2.7. 측량 저도

동독에서는 특히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단기간에 토지 측량을 실시하는

데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특히 다음의 경우들에는 이같은 작업이 요구

되고 있다:

(l) 미분리편 대지

동독 지역중 구 프로이센쉐 속했던 지역의 많은 (시내 중심가의) 토지들

은 측량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토지 둥기부에는 이 지역은 그 종류나 위치

가 정해져 있지 않은 단지 미분리된 토지에 대한 몫만 등재되어 있다
차

토지는 원칙적으로 - 건물 징세대장 번호가 기입되어 있는 한 - 토지 둥

기부에 등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이 없는 경우에는 공식적인 등기부 둥

재는 불가능하다. 연방 법무성이 연방 상원에 제출한 대지 규정이 이에 도

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무관하게 미분리 대지가 실질적인 신용 대

.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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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위한 담보를이 될 수는 없는데, 이는 실질적인 담보가격 정산이 불가

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측량과 그에 상웅하는 등록이 필요할 것이

ct.

(2) 큰 토지의 분할

특히 도시의 신축 지역에는 기존의 대지 소유권 관계가 아주 대규모의

경지를 형성할 때 소유권 몰수 절차의 미비로 실제 상황과 들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를 조정하는데는 원칙적으로 측량이 필요할 것이다
.

(3) 새로운 소유권 관계의 규정

동독의 신축 지역에는 종종 완전히 무질서한 소유권 관계가 성림되어 있

다. 한 때 인민 소유에 속했던 개인의 대지들에 기존의 경계를 고려하지 많

은채 자의적으로 건물이 지어졌다. 그 결과 "뒤죽 박죽"의 전혀 출처가 다

른 대지 위에 주거 구역이 서 있게 된다
.

물권의 청산 과정에서는 이 외에도 지상권 (Erbbaurecht)이나 현재 사용

중인 토지의 일부를 구매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

나 이 모든 경우 펼요한 측량은 단기간에 실행될 수 없다
.

등록절차 촉진법에 들어 있는 토지분리법은 분리 결정을 통해 토지의 경

계를 확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분리 결정은 지도와 토지 리스트에서

생겨나는 분리 계획을 확정해 준다. 분리 결정을 통해 토지는 측량할 필요

가 없이 토지 등기부에 적절한 형태로 확정된다. 이것은 미측량 토지의 확

정은 물론이고 소유권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토지를

재분배, 분리 또는 물권청산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규정 확정 둥을

가능하게 해주는 비교적 간단할 절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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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구동독지역 재건을 위한 재원 조 달

통일과 더불어 독일에서는 모든정책부문> 특히재정정책및 사회 정책
의 기본 조건이 근본적으로 변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신연방주인 동독
지역은 물른이고 서독에도 해당하는 것이었다

역사적으로 전례없는 사건인 독일의 통일은 미리예견할 수도없었던 것
이며, 또한 U 재정적인 결과들은 계획을 세워대처할 수있는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이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이유는 동독의 사회보장비
지출을 포함한 공공재정이전이 얼마나 것인가 하는문제는 재정정책
을벗어나는 상황의 전개, 즉 예를들면 동독 지역의 자본스토크의 상태

f

동유럽의 시장 상황 또는 임금협상 당사자들의 임금협약둥에달린것이
기 때문이 다

.

l. 공공 재정 이전의 전개과정및구성

독일의 재정 정책및사회정책의 과제는 구동독의 구조조정과정을 지
원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담들을 사회적으로 완화하는데 있다. 노동
시장 정책이나 소득보장조치를 대규모로 실시하지 않고는 구동독 경제의
체제 전환은 불가능했올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爛o년 이후. 독일의
공공 재정의 전개 상황은 통일로부터 결정적인 향을 받았주고 볼수있
다.

l.l 구동독 지역어 대한공공재정이전

우선 이전액의 규모만 보아도 독일의 재정정책이 부딪힌 도전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다(표 1 참조). 연방의 세금수입및행정수입초과분 역
수입을 편 순이전액의 규모는 l991-d 1,070억 마르크에서 l992-d 1,150억

마르크, 그리고 l993년에는 1,380U 마르크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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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l

구동독지역어 대한 공공 계정 이전 (사회보장비 포함l

(단위: 십억 마르크)

l 9 9 l l992 l9 9 3

I. 총 재 정 이 전
79 1 85 1 105

연 방 예 산 l)
31 | 24 | 15

"독일통일" 기금 2
4 5 l 5

유럽공동체 (Ec)
5 l l2

연 금 보 험
24 | 24 | 18

연방 고 용 청 3)
5 5 | 10 4)

서독 주/지 자단체

총 계 5) | 140 152 | 177

II. 역 수 입

연방 추가 세수 . 2i 35 l 37

추가 행정 수입 2 l 2 l 2

총 계 33 | 37 | 39

III. 순 이 전 액 6) l 3 8
107 | 115

(I과 II의 차액:I-II)

註 :

l ) 동독의 주/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연방 지불금과 구 동독지역에서의

연방 지출. 92년분은 실지 이전 금액이고 93년은 추후지불을 포함한

예상치 임

2 ) 이중 계산을 피하기 위해 연방 및 주들의 보조금은 제외

3 ) 동독 총 결손액(연방보조금은 제외). 연방 보조금을 포함한 동독 지방

자치단체의 적자액은 l99l년 25o억 마르크, l992년 385억 마르크, l993

년 36o억 마르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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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방 재정건실화계획 포함 (독일 통일 기금 보조금)

5) 이외에도 동독에 대한 세금 혜택을 근거로 한 연방 및 구서독 주들의

세수 초과분도 동독 주들을 위한 지출에 포함됨

6) 통일로 인한 공공 재정의 총 재정적 부담액은 이전 금액과 구분해야

할 것임. 총 부담액에는 이전 금액외에도 예를 들면 통일로 인한 이자

비용, 구소련군에 대한 지출둥이 속함. 또한 총 부담액 산정에 있어 통

일로 유발된 서독의 세수 초과와 분단 지출금의 제외는 반대 효과를

가진 것으로 계산해야 할 것임

l.2 "독일 통일" 기금

"독일 통일" 기금은, 연방과 서독의 주들이 l994년 l2월 3l일까지 과도기

간 동안 기본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랴은 이른바 신설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 확출을 위해 설치.운 하고 있는 재원조달기구이다. 이 기

금을 설정한 것은 통일 조약 제7조 3항이 구서독주 들과 구동독 주들의 조

세(租說) 구조상의 상당한 차이를 감안, i994년 i2월 3i일까지는 전체 독일

의 재정적 균형에 관해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 기

금은 부족한 조세수입을 보충해 준다, 이 기금의 재원 조달은 연방과 서독

의 주들이 담당하게 된다
.

동독 주들과 베를린(동베를린)은 이 기금으로부터 그 주민수에 비례하여

일반적인 재정 수요에 대한 특별 지원의 명목으로 지원을 받는다. 동독 주

들은 자신에게 제공되는 재원의 4o%는 그 주에 속해 있는 지방 자치 단체

들에게 재분배해 준다 .

동독주들의 늘어난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금의 규모도 몇배로

늘어났다. l993년 3월 l3일 타결된 "연대 협약(Solidarpakt)"에 따르면 l9 9 o

년.l994년 기간중 기금의 총지출은 l,6o7억 마르크에 이른다. 이중 95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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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는 신용 차입을 통해, 그리고 약 66o억 마르크는 연방 재정의 보조금

(496억 마르크)과 서독 주들의 보조금(l6l억 마르크)를 통해 마련한다 .

다음의 표2 와 표3은 동독 주들과 지방 자치 단체들에 대한 기금의 연도

별 지출 내역이다 차

표 2

"통일 기금"의 연도별 지출 내역(1990-1994)

(백만 마르크)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총 계

기 금 총 액 22,000 |35,000 |33,900 |35,205 |34,600 1160,705

.동독주지출(6o%) * |21,000 ]20,340 |21,123 |20,760 |83,223

.지방자치단체 (40%) | * |14,000 |13,560 ) 14,082 |13,840 |55,482

*) 1990년에는 총 22o억 마르크의 통일기금이 지출되었으나 각 주별 재

정지출은 확인되지 않음

l.3 유럽 공동피

E u 프로그램으로부터 독일로 역수입된 지원금이 얼마인지 환전히 파악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그 중간 기관 또는 사기업으로 홀러들어간 E u

의 지원금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동독

으로 유입된 대부분의 돈은 " E u 구조 조정 기금"에서 온 것으로 그 금액

은 l991U-1993년간 총 3o억 Ec u (약 6o억 마르크)에 달한다. 동독과 동베

를린 지역은 l994년부터는 이른바 E u 지원 체제에서 "목적 그룹 l"5) 지역

에 속한다 .

5) 역주: "목적 그룹 l"이란 E u의 지역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지원대상국별 분

류를 말하는 것으로, 동독을 비롯하여 폴투갈, 스폐인, 아일랜드, 그리스 등이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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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각 신연방주(지방자치단피 포함)어 대한 "퉁일기금" 연도별 지출내역

(백만 마르크)

동 독 주 주민수(%)] 1991 | 1992 | 1993 | 1994 | 출재

4,663,545
작 센 10,430 |10,059 ] 10,440 | 10,620 ] 41,189

2,810,006
작센-안할트 6,295 | 6,069 j 6,290 | 6,182 | 24,837

2,551,106
튀 링 겐 5,717 | 5,519 | 5,711 | 5,613 | 22,560

브란덴부르 2,527,266
5,626 | 5,458 | 5,658 | 5,560 | 22,302

3- | (16.1)

메클렌부르
1,883,340

3 . 포 어 포메 4,191 | 4,064 ) 4,216 | 4,144 | 16,615

1,291,172
동베를린 2,741 | 2,730 | 2,890 | 2,841 | 11,202

15,726,435
총 계 35,000 |33,900 ]35,205 | 34,600 |138,705

주) 주민수는 l99l년 6월 3o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각 년도별 통일기

금 수혜규모는 그 전해의 주민수를 기초로 한 것임 .

l.4 사회 보장비 지출

구동독 부흥을 사회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작업은 구서독으로부터의 대규

모의 지원금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이 지원금의 대부분은 사회보장비 재정

에서 나온다. 연방은 제l차 국가 조약에서 합의한 바 2o억 마르크의 실업자

보험 및 7억 5천만 마르크의 연금 보험에 대한 첫 재정 지원외에도 통일

후 추가적으로 동독 사회보장비의 부족분을 떠맡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방

은 l99o년 동독의 모든 사회 보장 부문에 대해 연금, 실직자 지원금 및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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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보험 지출을 위한 재원으로 l38억 마르크를 제공했다
.

부문별로 사회 보장 제도가 확충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동서독의 각 사회

보장기관들의 연합이 형성되었다. 이 시점 이후부터 서독의 사회보장비 지

불당사자들은 상당한 재정 부담을 겪게 되었다. 1991'd-1996년 사이 서독

의 연금 수입중 약 58o억 마르크가 동독의 연금 지불에 사용되며(부록 N r .

56.6l의 표 참조), 동 기간중 연방 고용청으로부터는 2,ooo억 마르크가 적

극적인 노동. 정책 및 실업자의 생계비 보장을 위해 지출된다. 연방은 연금

보험, 실업자 지원금, 연금 수혜시까지의 과도기간에 대한 보상, 조기 퇴직

연금 및 전쟁 회생자 지원금에 대한 연방 보조금의 형태로 l991'd-1996년

기간 동독 지역 주민들의 사회 보험을 위해 l,45o억 마르크를 조달한다. 따

라서 l991'd-1996년 기간중 서독의 사회보장비 분답자들 및 납세자들은 동

독 주민들의 사회 보장을 위해 약 4,o關억 마르크의 재원을 조달하게 된다

(표 4 참조).

2. 구부채 (舊負債)의 처리

동독에서 지난 4o년간의 공산주의식 명령경제가 남겨 놓은 구부채는 현

재 약 4,ooo억 마르크로 추산되고 있다. 이 부채는 약 2,3oo억 마르크에 이

르는 신탁청의 부채, 1,400억 마르크에 이르는 채무 청산 기금(KAF) 및 동

독 주택 부문의 구부채중 일부(약 3oo억 마르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부채는 이른바 "구채무 변제 기금計(Erblastentilgungsfonds)이라는 항목

으 로 총괄되 는 부채들이 다출

l992년 lo월에 출간된 l99o년 7월 i일자의 신탁청 개시 대차대조표를 보

면 신탁청은 이미 당시에 2,o9o억 마르크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 이 부채들

은 기업들의 기존 부채, 차액보전 청구들, 채무 청산 기금 부채, 그리고 사

회 계적의 실현과 환경 오염의 제거를 위한 보조금에서 생겨난 것이다. 게

다가 강화된 기업 재정비 조치들은 추가 지출을 가져다 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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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사회 보장 부문어시의 재정 이전

(십억 마르크)

재 정 이 전 1991 | 1992 | 1993 11994-961 1991-96

l- 노령 보장 9.4 | 15.1 | 24.5 87.5 | 136.5

연금보험 (RV) 1) 4.5 | 12.0 4l.3 57.8

B M A . 재정(연방보조금) 2) 9.4 | 10.6 l2.5 46.2 78.7

2.노동시장정 책/실업보혐 l 3 l .5 45.6 | 44.6 1 136.1 1 257.8

연방고용청 (BA) 3) 25.3 38.5 36.6 | 100.0 | 200.4

B M A - 재 정 (조기퇴직 등)
6.2 1 7.1 8.0 | 36.1 57.4

2 )

3 . 전청희생자
0.4 | 1.0 | 1.7 | 6.1 1 9.2

( B M A . 재 정 ) 3 )

4 . 합 계 41.3 | 61.7 1 70.8 229.7 | 403.5

사 회 보 험 25.3 43.o 48.6 141.3 | 258.2

B M A . 재정 l6.o l8.7 22.2 關 . 4 l45.3

i) 기준 : 연급 보험 보고서 l993년

2) 9i년, 92년은 기지블, 93년은 지블 예정, 94-96년은 계획 수치임 .

3) 9l년, 92년은 기지불, 93년은 지불 예정, 94년.96년은 계획 수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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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청산기금의 부채들은 구동독 국가재정의 구부채(약 3oo억 마르크)와

화폐교환시 차액보전 청구(U 1,100억 마르크)로 구성되어 있다. 동독의 신

용기관들과 대외무역업체들은 차변과 대변의 불균형적인 교환출, 그리고 비

효과적인 청구권들로 인한 손실들에 대한 보상으로 이자가 붙는 차액보전

청구권을 분배받게 되었다. 추가로 이전 루블화(구 공산권 국가들과의 사업

에서 생겨난 바 국 은행의 옛 청구권에 대한 가격 결제)에 대한 위험 예

방 조치가 취해졌다 .

4,ooo억 마르크의 총부채는 그 대부분이 새로 자본시장에서 차입할 필요

가 없다. 재정적으로 향을 주는 것은 연간 3oo억 마르크 이상의 원리일

뿐이다. 이 부채의 이자 및 원금 상환은 l995년부터 연방이 떠맡게 된다
를

3 . 1995년까지 이전 재원의 조달

총 이전 재원의 조달은 세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국가 수입의 증

가, 지출의 축소 그리고 신용 차입을 통한 조달이 그것이다 小

l99l년의 경우 3.6%의 성장율을 기록한 서독 국민총생산(GNp)의 l.5%가

통일로 인한 경제 성장이며, 이는 구서독 지역에 약 2oo억 마르크의 세수

(料收) 증가를 가져다 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동독 주민들과 기업들의

세금납부도 국가 수입의 증가를 가져왔다. 직접세(l99l년 7I)-1992년 6월간

연대 부과금(Solidahtatszuschlag)) 및 간접세 (석유세, 담배세, 보험세, 부가

치세)의 인상을 통해 l99l년과 l992년에는 총 44o억 마르크의 세수 증가가

있었다. 그러나 각 세수(稅收) 부문은 전체 재정내에서 이를 재구성하는 작

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이른바 "全體充足의 원칙"), 독일 통일과 간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 .

지출의 삭감은 중요한 재원 조발의 원천이 되고 있다. 과거 분단으로 인

한 상당한 규모의 지출이 통일로 인해 폐지되었다. l992년까지 이로 인한

지출 삭감은 4oo억 마르크 이상이다. l99l년 제정된 조세변경법을 그 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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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는데, 이 법으로 인해 그동안 베를린 지원금 및 국경지역 지원금과

같은 독일 분단에 따른 세금 혜택이 사라졌다 .

여행 외환 기금(Reisedevisenfonds), 통과여행 일괄금(Transitpauschale)

그리고 정치범 석방 재원(Mittel 流r Haftlings諒e流auf)의 폐지는 指9l년 약

45억 마르크의 예산 절약을 가져다 주었다. 예를 들면 국방예산의 삭감이나

다른 장소에 저축을 할 경우에만 지출이 가능하다는 이른바 유예 협약

(Moratoriumsvereinbarung)의 연장을 통해 예산 재편성을 위한 운신(運身)

의 폭이 상당한 정도로 넓어졌다 구

동독의 체제 전환 과정을 위한 재원 조달은 특히 재정 적자에 다시 반

되어 나타난다(표 5 참조).

표 5

l989\1-1992년간 연방 및 공공 부문 재정 적자

(십억 마르크)

재정 적자

연 방 - 53.2 - 39.3

전체 공공 재정| -27.1 -123.8 -116.0

4 . 연방국가식 재정 균형(均衡)을 의한 조정

l994년 l2월 3l일로 인독일 통일計 기금이 만료되므로 이제는 연방과 각

주들의 의지에 따라 전독일적인 재정 이전 체제가 이를 대신해 둥장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체제의 뼈대가 되는 사상은, 동독 주들과 베를린을 완전

히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이른바 주들간의 수평적(水平的) 재정 조정 체제에

편입시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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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93년 4월 l3일.23일간에 있었던 "연대 협약" 논의에서 연방 정부와 각

주 정부는 동독주들이 적절한 재정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상당한 규모의 재

원 이전을 보장한다는데 합의했다. l995년에는 이 이전 재원은 약 57o억 마

르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독주들은 이 이전액의 상당 부분을

수평적 매상세의 조정, 각 주들간 재정 균형을 위한 조정 작업 및 "독일 통

일" 기금의 부채상환 보조를 통해 함께 재원 조달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는 매상세에 대한 주정부의 세수(稅收) 비율을 44%로까지 인상한

다고 발표했다. 이 외에도 연방 정부는 상당한 규모의 이전액을 lo7조 2항

이하의 연방 추가재정의 할당과 lo4조 4항 이하에 규정된 재정지원 형태로

마련할 것이다 .

연방국가식 재정 조정이라는 이 새로운 규정은 동독주들의 독립적인 예

산 운용과 제정계획을 위한 지속적인 기초를 마련해 주는 것이며, 동독주들

로 하여금 교통, 교육, 보건 및 환경 보호 부문에 있어 사회 간접 시설의

보충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해준다. 중기적으로 보면 동독지역에 성장이

유발되어야만 사회적 재정 이전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

연방 재정건실화계획(FKp)의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는 특히 국방 부문
*

인력 부문 및 국가지원 부문에 대한 절약 정책을 통한 안정화조치들이다
.

임금대체지블금의 악용은 철저히 근절되어야 한다.

세금 혜택의 폐지, 부가가치세 및 보험세 인상을 통해 예산에 대한 부담

액은 l5o억 마르크나 줄어들었다. 나머지 재정 수요를 층족시키기 위해

l995년부터는 연대 부과금(Solidaritatszusc린ag)이 재도입된다 .

재정건실화에 대한 압력이 증가되자 계속적인 예산 절약 조치들이 강구

되었다. "절약, 건실화 및 성장 프로그램"의 구도속에서 . 사회 보장 부문

에서도 - 대폭적인 절감이 이루어겼다. 인력비의 절감, 모든 개별 예산의

동결, 국방비의 삭감, 임금대체지출과 가족부양비보충을 위한 지출 절약, U L

리고 강력한 예산 남용 근절책 등을 통해 공공 재정의 절감분은 이미 l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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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5o억 마르크에서 l996년에는 3點억 마르크로 늘어날 것이다
출

이같은 건실화 프로그램의 정책 목표는 구조적인 결함들을 제거함으로씨

독 일 기본법 제ll5조에 규정된 신용 한도 초과라는 예외규정을 다만 단기

적으로만 활용하고, 나아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

통일의 재원 마련은 장기적으로 계속적인 지출 삭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세율 인상 조치나 대규모의 신용 차입은 단지 일시적으로

만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기 때문이다. "연방 재정건실화 계획"과 "절약,

건실화 및성장프로그램"은 연방 지출의 삭감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연

방 재정건실화계획은 동독 부흥을 위한 지속적이고 신뢰할만한 기반을 제

공해 주있다.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방 자치 단체들간의 재정 관계는

"구채무 변제 기금"의 재원조달과 같은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절약, 건

실화 및 성장 프로초램은 공공 재정의 계속적인 안정화에 중요한 기여를

했는데, 이같은 안정화는 유럽 경제통합 및 화폐통합의 수렴(收斂)기준6)을

감안할 때 계속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6 ) 역주: 수렴(收斂)기준(Konvergenzknterien) - 통칭 "조화(調和) 기준"이고도

불리우는 이 기준은 Eu가 유럽통화연합(EMu)의 제3단계 진입을 위해 설정한

기준으로, Eu 집행위 및유럽통화기구(EMI)는 각 회원국의 경제적 수렴(조화)

상태를 평가하여 제2단계 유럽통화연합으로의 이행 여부를 결정하게 됨.현재

Eu가 설정한 기준은 인플레율 및 장기 이자을이 3개우량회원국의 평균 인플

레율 및 이자율보다 각각 l.5% 및 2%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과 對GDp

재정 적자율 및공공부채비율이 2% 및6o%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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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 경재 통합의 과정

l. 신연방주 전피 경피의 발전 현황

l-l 국내 출싱산(GDp)의 발전

동독 지역의 경제가 전체적으로 부홍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l99o년
.

l99l년에 생산 감소가 있었으나, l992년 동독지역 국내총생산(GDp)은 거의

lo%에 이르는 성장율을 보 는데(부록 Nr. 62 & "동독 G D p 생산 및 소

비計참조), 이같은 성장에 가장 중요한 자극을 준 것은 투자 활동이었다 .

국내경제의 성장은 계속적인 고용 감소 추세를 중단시킬 만한 정도는 아니

었지만, 적어도 이같은 추세를 지연시識다 .

노동시장정책적인 조치들(단축 조업, 고용 창출 조치(ABM), 직업 재훈련

조치, 노인 과도기 연금(Alterubergangsgeld))에 의한 고용수는 줄어 들었

음에도 불구하고(l99l년, 92년의 연평균 l9o만명에서 l993년에는 연평균

l6o만.l8o만명으로 감소), 지난 해 동독 지역의 전체 실업자수는 l992년 수

준(연평균 ll8만명)에 머물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총 취업 가능 인구의 수

도 줄어들었다. 동독의 취업 가능 인구는 l992년 평균 63o만명으로 다른 나

라들과 비교해 볼 때 높은 수준에 있었다(취업 가능 인구, 노동시장 상황

그리고 노동시장정책적인 조치들에 관해서는 부록 Nr. 63-72의 표들을 참

조 할 것).

그러나 동독과 서독은 경제적인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격

차가 크다. l992년 동독 지역의 생산성은 서독 지역의 4o%정도 다. 동독

지역의 취업 인구당 임금코스트는 l99l년과 l992년 사이 3 6 % 늘어났다. 이

같은 수준의 임금코스트의 증가는 생산성의 증가분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

어서, 생산 단위당 임금코스트 . 즉 임금코스트와 순생산(純坐産)간의 비율

. 는 약 l5% 늘어났다. 이같은 산정가는 물른 전체 경제의 평균값을 나타

낸 것이며, 다양한 발전을 보인 각 경제부문에서 그대로 반 되어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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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

생산업 (Produzierende Gewerbe) 부문의 생산은 l990'd, 1991년에는 뚜릿

한 감소를 보이다가 l992년에 들어 현저히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건설업에

의한 것이었다. 공업 부문의 생산은 l992년에도 여전히 회복의 기미를 보이

지 않았다. 한때 3oo만명에 이르던 공업 부문 취업자수도 l993년 6월에는

74만명에 불과했다. l993년 상반기중 제조업의 순 생산 지수는 l99o년 하반

기를 loo으로 잡을 때 65에 불과했다. 물른 제조업 부문내에서도 몇몇 업종

들은 적웅에 있어 뚜렷한 진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우선은 부흥하는 건설

경기를 탄 업종들이나 주로 지역 시장을 겨냥한 업종들이 이에 속한다. 제

조업 부문외에도 농림업이 시장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 .

l989년 동 부문 증사자수는 85만명이었으나 l992년 현재 그중 l린이 남아

있다. 이에 비해 판매업, 운수업 및 서비스업 부문의 경제는 통일 후 뚜렷

이 개선되었다. 이 업종들은 건설업과 더불어 현재까지 동독 경제의 가장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다準

l.2 수요와 생산간의 격차

이미 통일 직후부터 동독 전체 경제는 경제적인 성과와 국내 소비가 상

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l99l년 동독 지역의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는

국내생산(GDp)의 거의 두배에 달했다. i992년에도 이 격차는 좁혀지지 않

았는데, 이는 ll.2%나 증가율를 보인 소비가 국내 생산보다 더 크게 증가

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불균형의 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구서독 지역과 외국

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구입이 있었기 때문이다
출

서독으로부터 동독으로4 수입은 l992년 총.출.3關억 마르크에 달했다. 물

른 이같은 동서독간의 교역량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동독을 최종대상으로

한 많은 외국 상품의 수입이 우선은 서독기업들의 중간 개입으로 인해 서

독지역에 대한 수입으로 산정되었다가 다시 동독으로 재공급되었다는 점이

다.

. 229 .



제5장 경제 .사회 .환경 통일의 달성 l D - - % -

수출입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외 수지는 l992'd 1,970억 마르크의 적자

를 기록했는데, 이는 l991 (d 1,720억 마르크의 적자폭보다 더 많은 것이었

다. 아주 높은 수준의 이 무역적자에 대한 재원 조달은 대부분 서독으로부

터의 재원 이전에 의해 충당되었다. 무역적자폭이 늘어남에 따라 서독 재원

이전에 대한 동독 국민경제의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準

높은 수준의 수입 초과에 상웅해 민간 소비는 l992년 약 2,l2o억 마르조

를 기록했으며, 그 자체로 동독 GDp에 맞먹는 규모가 되었다. 따라서 동독

주민들의 공급 상황은 이같은 지수를 감안해 볼 때 크게 개선되어 l992년

에는 서독의 약 6o% 수준에 이르렀다. 양 지역의 이같은 생활수준의 차이

는 아직도 그 격차가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양 지역 국내총생산(GDp)의 격

차보다는 작은 것이다. 국가 소비, 즉 주민 및 기업에 대해 불가피하게 국

가가 지출한 금액은 l992년 주민 l인당 기준으로 볼 때 이미 서독 수준의

85%에 이르렀다. 경제 활동의 수준과 비교해 보면 동독지역의 총 시설투자

는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동독지역의 총 시설투자는 l 9 9 2

년 l,l6o억 마르크로 l99l년에 비해 24% 성장을 보 다. 이같은 투자 활동

은 생산 용량의 확충, 생산시설의 현대화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앞으로의 대

폭적인 생산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다. l992년도 개인 소

비에 대한 물가지수는 l99l년도에 비해 약 lo% 높아졌다. 그 원인은 i99i

년에 제 l차 임대료 및 에너지 가격 인상과 소비재에 대한 정부보조금 폐

지가 물가에 향을 준 데 이어서 제 2차 임대료 인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출

(물가 변동에 관해서는 부록 Nr. 73-77 참조)

l-3 주면의 소득 현황

주민들의 소득 상황은 . 민간 가계의 가처분소득 면에서 볼 때 - 통일

이후 크게 개선되었다(부록 Nr. 78-79의 표 참조). 동베를린을 포함한 동독

지역 민간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l991-d 29,600 마르크에서 l992년에는

36,800 마르크로 24.3%의 증가를 보 다. 동독 가계의 소득은 이로써 서독

지역의 가계들과 비교해 상당한 회복을 보 다. l99l년 동독 가계의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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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서독가계의 52.8% 으나 l992년에는 이미 64%로 늘어났다. 가계

구성원 l인당 가처분소득은 l991 (d 12,400 마르크(서독 수준의 49.4%)에서

l992년에는 15,500 마르크(서독 수준의 58.1%)로 늘어났다. 이는 명목상으

로는 23%의 증가를 보여주는 것이나,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상숭율을 고려

하면 동독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l99l년과 l992년 사이 실제로 i2% 늘어났

다고 볼 수 있다 .

민간 가계의 가장 중요한 소득원은 임금과 봉급이다. 취업자 l인당 월 총

임금 내지 총봉급, 즉 월 평균 소득은 l991U 1,820억 마르크에서 l992년에

는 2,47o 마르크로 늘어났다. 이는 l99o년 하반기에 비해 85%나 중가한 것

이며, 물가상숭을을 산정하더라도 5o% 이상의 증가를 의미한다. 동독 취

업자들의 임금은 l992년 월 평균 소득 2,47o 마르크를 기록함으로써 서독지

역 취업자의 63 % 수준에 이르렀다(월 평균 총소득에 관해서는 부록 Nr.

8o.85의 표 참조).

동독 지역의 다른 중요한 소득원은 민간 가계에 대한 이전금이다. 이 소

득에는 무엇보다 국가가 지불하는 사회보장비, 연금, 실업 수당 및 실업 보

조금, 단축조업보조금, 사회부조금, 주택보조금, 자녀보조금 등이 속한다 구

l992년 이 이전액은 93o억 마르크 는데, 이는 동독 가계 가처분소득의

38%나 되는 것이다. 참고로 서독의 경우 그 비출은 25%로 현저히 낮다구

동독 지역 민간가계의 소득상황에 있어 국가의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같이 높은 것은 무엇보다 노동시장 상황에 그 요인이 있다. 표본추출한

민간 가계의 월 가처분소득 및 지출에 관한 개관은 부록(Nr. 86-97)을 참조

할 것.

2. "동독 부흥 (Aufschwung Ost) 전략

2.l 경제정책적 도전

통일 독일의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 작업은 전혀 다른 경제정책적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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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들을 제기했다. 4o년간 계획경제하에서 경제의 근본구조가 파괴되었고 일

방적인 경제관계를 강요당해 온 한 국가(동독)를 이미 분업적인 구조를 갖

추고 있고 고도로 현대화되었으며 국제 경쟁력올 갖주고 있는 국민 경제

(서독)내로 성공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기대 수준에 걸맞는 시간 안에 통

합해내는 작업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

통일 직후 동독의 전체 경제의 상황은 점점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신속한 정치적 행동올 요구했다. 즉 동독 지역의 사람들에게 중기적으

로 는 경제 구조조정의 어려운 국면을 맞아 신뢰할만한 미래적인 전망을 제

시하고,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우선적인 성공을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이 절실

히 요구되었다. 이를 위한 결정적인 조치로 l99o년말/l99l년초 "동독 부홍
' 출

전략이 수립되었는데, 이 전략의 핵심적인 목표는 중기적으로 자력 성장의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경제발전을 달성한다는 것이었다. 이 전략은 그동안

동독 지역에서의 구조 조정 과정의 경험들을 기초로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그 강조점에 있어 다소의 변화가 있기도 했지만, 이 전략의 핵심적인 요 소

들은 지금까지도 연방 정부의 정책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 민간 투자 활동의 장려 및 전반적인 투자 지원을 통한 민간 창업

지원

투자 장애요인의 제거

사회간접시 설의 확충

동독 기업에 대한 판매 조건의 개선

신탁청에 의한 민 화, 재민 화 및 기업 정비 (이에 대해서는 제

5장 Iv.3 참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구조 붕괴를 사회적으로 측면 지원하기 위해

노동시장정책적인 수단의 투입

지역 정책을 통한 구조 조정 과정의 측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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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구동독 부흥을 위한 공동 대웅피

"동독 부흥" 전략은 l99l년 3월 8일 연방정부차 子동독 경기부양을 위한

공동대웅책 (Gemeinschaftswerk Aufschwung Ost)을 의결함에 따라 강화

되었다. l99l년과 l992년 매년 l2o억 마르크의 자금을 투입한 이 프로그램

의 목적은 효과적인 투자 지원과 고용 창출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

이었다. 그 결산을 보면 이 프로그램은 소기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한 것으

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지방 자치 단체 (지방 자치 단체의 투자프로그램)

와 노동 시장 정책(ABM)등을 위한 순수한 의미의 초기 금응 및 과도기 금

응 외에도 교통, 주택, 도시 건설, 환경 보호, 대학 부문 둥에서 생활 환경

의 개선이라는 면에서 구체적인 성과들이 있었다. 특히 공동대웅책을 기초

로 투자 보조금 및 5o%의 특별 감가상각(Sonderabschreibung Uspecial

depreciation)을 累積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났고 l2%의 투자

보조금을 92년 6월 3o일까지 연장(그 이후는 8%)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급

히 필요한 민간 투자활동이 지속적으로 촉진될 수 있었다 출

이 외에도 "지역 경제 지원(Regionale Wi淸schaftsf rderung)"이라는 특

별 프로그램을 통해 "商工業(Gewerbliche Wirtschaft)"과 "경제 관련 인프

라스트럭처"에 약 l45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져, 이를 통해 ll만개의 일자리

가 창출 내지는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구동독 경기부양 공동대응

책은 동독 지역의 고용과 구조 변화에 중요한 자극을 주었다. 공동 대웅책

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는 l99o년에 도입된 경제지원의 결함들을 보완해주

는 역할을 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의 성장지향적인 전략의

일부로 볼 수 있다會

2.3 민간 투자의 장려

"동독 부홍" 공동대웅책과 마찬가지로 이 전략의 핵심적인 역할은 민간

투자활동의 장려이다. 왜냐하면 광범위한 민간 투자가 있어야만 동독 기업

에는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충분한 수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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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연방 정부는 투자 장려를 통해 한편으로는 기존 기업의 현대화 및

구조 조정,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국내외 기엄을 동독 지역에 정착시킨

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출

연방 경제성은 동독 주정부 차원에서의 간담회(현재 5o여회 개최) 실시

국내외 외국인 투자가들에 대한 진흥 프로그램의 실시 등올 통해 동독지역

의 이같은 부흥 작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각 프로그램들은 잠재적인 투자가

들에게 특별한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현지 상담올 제공하고, 외국인 투자

가들에게 동독이 갖고 있는 입지상 잇점들을 전달해 준다.

2.3.l 주요 장려 조치

민간투자 장려를 위한 주요한 조치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시설자산 중 소모 가능하고 이동 가능한 새로운 경제재의 구입 및

수리에 대한 투자보조금의 보장: 기업들의 평가에 따르면 이 조치는

장려프로그램의 우선 순위에서 아주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이

조치는 법률상 청구권과 이익 추구로부터의 독림성을 갖춘 기초 지

원의 성격을 며고 있어 기업측으로 볼 때는 투자보조금을 얼마나 얻

을 수 있을지 算定을 용이하게 해주고, 투자가들에게 대해서는 투자

계획의 안전도를 높여 줌. 재정정책상 운신의 폭이 좁아 일반적인

장려 조치는 가장 지원이 필요한 부문들에 대해시만 지속적으로 보

장되며, 이에 따라 판매업, 은행 및 보험업, 전력 및 가스 공급등은

앞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물른 공업 및 수공업 부문의 특정 동

. 독 투자가들에 대해서는 특히 구동독 지역의 자기 자본 형성에 있어

이들이 지닌 취약 4 을 보완해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고수준의 투자

보조금이 보장됨 .

"지역 경제구조의 개선"이라는 공동대응책의 프로그램내에서 상공

업 부문의 투자계획 장려 및 준경제적인 지역 인프라스트럭처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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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을 위한 투자지원금의 숭인: 특히 판매가 초지역적인 범위에서 이

루어져 입지 선택에 보다 여유가 있는 기업들의 경우 이 투자지원금

은 동독지역에 대한 투자 실행에 중요한 기반을 마련해 줌. 주별로

지역별 또는 부문별 우선권을 들 경우 문제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

하는 것도 가능함 .

자기자본 확충 지원프로그램과 ERp-대부 프로그램을 통한 유리한

이자의 출자 보장: 이 조치는 특히 중소기업들의 창업지원과 기존업

체들의 현대화를 지원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음. EKH(자기자본확충

지원)-대부의 경우 자기자본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파산에 대한 책

임, 이자둥급과 상환상의 유리한 조건) 자기자본의 부족을 제거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함. ERp.대부는 필요한 외부금응에 대한 자본

시비스로부터 생겨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석줌
準

경제재의 구입 내지는 수리 비용 확충 또는 수리한 건물의 복구 비

용의 5o% 수준에서 특별 감가상각의 보장: 이 조치는 순이익을 적

게 계상함으로써 기업의 현금유동성을 개선해 줌. 이로써 동 조치를

특히 서독투자가 및 외국인 투자가들이 동독지역에 대한 투자활동을

벌이는데 있어 추가적인 동기부여가 됨 拳

2.3.2 지원의 효과

이 조치들과 연관된 광범위한 투자 장려는 동독지역의 투자활동을 촉진

시켰다. (부록 Nr.98-100 표 참조). 이에 따라 약 2oo억 마르크 상당의 "지

역 경제구조 개선"이라는 공동체 과제에 따른 투자지원금과 3l6억 마르크

상당의 ERp-대부프로그램 및 EMl-대부프로그램에 따른 대부등에 의해

통일 후 총 l,5oo억 마르크의 투자장려금이 제공되었다
.

이외에도 세제상의 혜택을 통한 투자 장려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l99l

년.l993년간 투자보조금에 대한 세수 감소만해도 loo억 마르크에 이르며

. 2J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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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투자보조적인 지원에 대한 세수 감소는 약 37o억 마르크에 이른다. 정부

차원의 투자 장려의 결과 약 3oo만개의 일자리가 창출 또는 확보되었다 출

이같은 장려조치로 인해 동독지역은 국내외 투자가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

서독 투자가들만 해도 l99l년에 26o억 마르크, l992년에 42o억 마르크를 동

독지역에 투자한데 이어, l993년에는 49o억 마르크를 동독지역에 투자한 것

으로 추정된다(독일 연방 우편에 대한 투자 포함).

l993년중 모든 민간 투자 및 공공 투자를 포함한 동독 지역 총투자는 전

년에 비해 약 2o%가 증가한 l,4oo억 마르크 던 것으로 추정된다. l99l년

의 투자총액은 872억 마르크, l992년에는 l,l56억 마르크 다 .

동독 지역의 투자 곡선(投資曲線)이 뚜렷이 상숭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은 양지역을 비교해 보아도 나타난다. 이 두 지역의 투자를 비교해 보면

또한 투자면에서 동독과 서독 지역의 격차가 어느 정도 좁혀겼는지를 알

수 있다. l993년 주민 l인당 충투자를 보면 동독은 서독 수준의 9 7 % 정도

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민 l인당 투자에서 동독이 서독 수준에 아직 못미

치는 것은 무엇보다 주택부문에 있어서의 불리한 상황에 기인한다. 그러나

주택 부문에서도 뚜렷한 회복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동독 지역의 건축허

가는 이미 l992년 말부터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출

이에 비해 주택건설 부문을 제외한 민간 기업의 투자 활동 강도(强度)를

보면 동독은 l993년 처음으로 서독을 능가했다. 동 부문의 주민 l인당 투자

를 비교해보면 동독은 서독보다 4%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3.3 투자 장려의 지속

동독 경제의 실질적인 회복 과정은 특히 활발한 투자 활동과 더불어 진

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회복 과정을 성공적으로 매듭짓기 위해서는 서

독보다 높은 고수준의 투자를 앞으로 수년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같

은 사정과 또 여전히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는 동독의 입지를 감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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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지역에 대한 투자에 명백히 우선권을 두는 정책은 향후에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구

연방 정부의 다음 조치들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會

. l992년 7월 중기적인 경제지원 실행 결의

. l993년 초 발효된 것으로 특히 구동독 지역 공업 및 수공업 부문 투

자가들을 대상으로 업체당 매해 l關만 마르크까지의 투자총액에 대

해 실시하던 2o %의 투자 지원의 연장 및 개선 조치

l993년 초 발효된 것으로 l994년 중순까지 투자개시의 경우 8%의

투자보조금의 연장과 l996년 말까지의 투자 개시에 대한 5%의 투자

보조금의 도입 조치. l996년말까지는 모든 특혜적인 성격의 투자는

완료됨. 판매업, 은행 및 보험업, 전력 및 가스공급 부문은 이 조치

의 혜택을 받지 못함 .

산업입지안정법(s短ndortsicherungsgesetz)에 따라 특별감가상각

(So derabschreibung)을 l996년말까지 2년 연장 조치

산업입지안정법에 따라 동독 지역의 재무 행정에 대한 부담을 줄이

기 위해 업 자본세 및 재산세 포기를 l995년 말까지로 l년간 연

장.

l993년 봄 연대협약의 합의에 따른 다음 조치들:

@ 릿지역 경제구조 개선" 공동체 과제의 확충(25억 마르크)

@ 자기자본지원(EKH)-프로그램의 대부조건 개선(5억 마르크)

@ ERp-특수자산의 이자보조금 증액(l8억 마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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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일괄투자액의 증액(l5억 마르크)

騷 산업관련 연구개발 지원(2억 마르크)

@ 독일부흥은행(Kfw)의 주택현대화 및 보수프로그램의 확충

(3oo억 마르크 응자총액을 6oo억 마르크로)

2.4 투자 장에요인의 피거

‥동독 부흥" 전략에는 금응적인 차원의 동기부여외에도 투자 장애요인

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통일후 및달이 지4면서 특히 불명확한

소유권관계, 미비한 행정, 사회간접시설의 부족, 복잡한 인허가 절차, 환경

오염잔재와 관련한 문제들이 동독지역의 투자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는 점

이드러났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처음부터 이같은 투자장애요인들의 N 1f

하는데 최고의 정책 우선권을 두어 왔다출

지난3년간의 결산을 보면 정부의 이같은 의지가 중요한 부문에서 상당

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볼 수 있다출

. 투자우선 원칙의 법제화: 통일조약에서는 "보상 이전에 반환

(Ruckgabe vor Entschadigung)" 원칙이 확정되었는데,소유권 문제

를 명확이 밝히는 작업이 점점난관에 부딪히자 이원칙은 "반환 이

전에투자(Investition vor Ruckgabe)"라는원칙에 의해보완됩 (이에

대해서는 제5U II, 3.2.3 부분을 참조할 것). 이를통해 이제는 불명

확한 소유권 문제로 인해 투자가 실행되지 못하게 될 필요가 없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연방, 주정부,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신탁청이

자체관리자산을 반환청구권에 대한결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투자

가들에게 매각할 수 있기 때문임. 구소유주는 다른 투자가들과 유사

한 투자계획을 제시할 수 있을 경주에만 이같은 매각을 저지할 수

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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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망 정비의 가속화: 광범위한 인적 지원 및 물적 지원을 통해 특

히 투자활동에 중요한 미해결 재산관리청과 토지둥기소둥에 있어 난

관 제거(이에 대해서는 제 3장 vll 참조).

계획 및 허가 절차의 신속화: 이미 l99l년 l2월 교통로계획촉진법

(Verkehrswegeplanungsbeschleunungsegstz)이 발효되 어 관할 관청

의 통합, 이중 검사의 폐지, 행정 관청 및 지방 자치 관청에 있어 새

로운 기한 설정 둥을 통해 계획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켰음. 이 과정

에서 환경 및 자연 보호라는 이해(利害)를 반 했고, 교통로 계획의

질적인 수준과 관련한 물질적인 요구들을 그대로 충족시킴. "독일

통일"이라는 교통 프로젝트의 범주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건설 구간

들은 이 프로젝트의 특별한 의의를 감안할 때 시간적인 이유에서 기

존의 계획 절차를 따를 수 없고 투자조치법에 의한 가장 신속한 건

설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이 투자조치법의 범주에서 입법자들은 개

별적인 프로젝트나 건설 구간에 대해 직접 허가를 내어 줄 수 있음
출

l99l년 5월 l일자로 발효된 투자완화 및 주택건설부지법은 도시건설

및 계획법, 유해물질방출법상의 리가, 지역 개발 절차 및 쓰레기 처

리시설 허가등을 간소화 내지는 완화시키는 법적 기초가 되고 있음
.

행정 분쟁 과정에서의 법적 구제는 동독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고
t

건설법과 자연 보호를 조화시키는 작업도 이루어졌음 .

주택 건설 부문에 있어 구부채(Alt-Schulden) 문제의 해결: 연대 협

약에 의해 구부채 문제가 해결됨. l평방미터당 l5o 마르크씩 탕감하

여 총 3lo억 마르크에 이르는 탕감액은 "구채무변제기금

(Erblastenfonds)"에 포함되며, 이에 대한 이자 지원(94년 47억 마르

크, 95년 23.5억 마르크)은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절반씩 부담함
.

환경 오염은 더 이상 민 화의 장애물이 아님: "환경 오염 잔재"라는

투자 장애 요인의 제거와 일자리의 보존 및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신

탁청과 동독 지역 주정부들은 기업 취득자가 환경오염 잔재를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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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을 경우 각각 60%, 40% 비용을 분담하고 있음. 대형 프로젝

트(예를 들면 갈탄 기업이나 대형 화학업체)의 경우에는 신탁청과

동독주들의 비용 부담은 75%와 25%로 확정되었음(이에 대해서는

제 5장 vlll 부분 참조).

2-5 사회 간접 시설7)의 확충

"동독 부흥" 전략의 또 다른 받침목을 형성하는 것은 현대적이고 효율적

인 인프라스트럭처의 확충이다.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없이는 경쟁력있는 서

비스입지 및 산업 입지를 형성하는 작업이 불가능하다 .

연방정부는 l99o년부터 수백억 마르크에 이르는 광범위한 투자를 실시
.

운송(제 5장 v l 부분 참조), 우편 및 통신(제 5장 v 2), 환경 보호(제 5장

v 3), 도시 건설 및 지역 개발(제 5장 v 4), 교육(제 6장 i), 학문 및 연구

(제 6U- 1I, III)둥과 그에 상웅하는 개발 조치들을 지원해왔다 .

사회 간접 시설의 확충 작업은 아직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지난 3

년간의 성과를 중간 결산해 보면 거의 모든 부문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

어졌고 또 서독과의 실질적인 격차를 줄이는 작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주민 l인당 동서독 양지역의 공공 부문 투자를 비교해 보

면,동독이 서독보다 l992년에는 20%, 1993년에는 3o%를 초과했다. 공공부

문에 대한 투자의 속도와 역동성이 이같은 정도로 계속된다면, 동독 지역은

가까운 장래에 최고로 릴대적인 사회 간접 시설을 갖출 산업 입지로 변모

될 것이4 .

7) 역주: 사회 간친 시설(Infrastructure) - 상부 구조를 받쳐 주는 하부 구 조 를

의미함. 경제에서는 도로, 통신, 항만 등 기업의 찰통을 지원해주는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사회의 움직임을 받쳐 주는 사회 제도까지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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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라이프찌히 전시장(展示場)에 3억마르크 상당의 초기금출을

지원한 결과 전통이 풍부한 이상업도시 라이프찌히는 동서(東西)무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역장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통신 부문도 l997년에는 서

독수준의 설비를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사회 간접시설부문에서는

부분적으로는 투자의 성숙 기간이 명백히 더 길기 때문에 이같은 성과가

당장나타나기 힘들다. 특히교통부문의 대형프로젝트와 같은 경우 계획

및허가 절차를 단축한다 하더라도 이같은 프로젝트가 현실화되어 나타나

는데는 보다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한된 공공재원과 동

독 지역의 수용력의 어려움으로 인해모든 바람직한 일들이 한꺼번에 당장

일어나지는 않을것이다. 이때문에 연방정부는 초기부터 민간의 지식과 자

본을 효출적인 사회 간접 시설 확충 작업에 끌어들이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민간의 지식과 자본을 환용하는 일은 공공 재정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o1

유외에도 사회간접시설투자를 가속화하고, 공공부문의 과제를 효과적이

고 저비용을 들여 완수하며, 공공 과제의 실천에 있어서의 경쟁을 강화하

호L, 민간 기업의 활동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지지를 받았다.

이와관련하여 "공공부문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 재원의 조달‥이라

는 정부 부처내 해당 부서 작업팀의 제안들은 중요한 진전을 의미하는 것

이었다. 이작업팀의 중간보고서가 l992년 l월29일 내각에서 다루어졌으

며,이를 기초로 연방정부는 교통부문에 있어 시범 프로젝트에 동의했고
t

각 부서에 관할구역내의 작업을 공공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 재원조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이용하여 속행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출

그러나 사회 간접 시설을 민 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주와 지방 자치 단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연방 정부는 정

보 보고서 작성 및 행사 개최, 환경사회간접시설 부문에서의 시범 프로젝

트, 시범적인 계약에 대한 처리, 상수/하수도 부문, 쓰레기, 근거리 교통 및

공공 계획서비스에 대한 민 화 가이드 제시 등을 통해 이에 해당하는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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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들을 지원하고 있다출

2 - 6 구동독 기업의 판로 지원

‥동독 부흥"의 전략에 있어서 또 하나 상당히 중요한 것은 판매 문제를

극복하는 일이다. 동독 시장의 개방, 전통적인 판매관계의 급격한 변화, rz.

리고구공산권 국가로의 수출 격감은 화폐 및 경제통합의 발효 직후부터

이미심각한 판매위기를 가져다 주었다(대외 무역과 내독교역의 발전 과

정에 대해서는 부록 Nr. 101-104 표 참조).

이에 따라 동독 기업의 판매 기회를 강화시키고 안정화하는 작업은 동독

부흥에 출점을 맞춘 연방 정부 경제정책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었다會 초

기의국가 지원은 구 소련시장을 보존하는데 역점을 두었지만 . 특히 혜르

메스 수출보중을 통해(이에 대해서는 제5장w lo) 역점을 두었지만 - 동

독의 교역은 악화 일로를 걸을 수 밖에 없었다 .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정치적, 경제적 변혁 상황 . 특히 러시아 연

방에 있어서의 . 을 감안하면 가까운 장래에 구공산권으로 구동독의 교역

이고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동독 기

업들은 중동부 유럽과의 전통적인 교역관계를 중단하지 않으면서 서방 A1

장을 겨냥한 변신의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l992년 9월 23일 내각 결의와

더불어 동독 기업의 이같은 변신 노력을 지원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의결했

다.

정부 조치들 중 중요한 것으로는 다음이 있다:

. 동독기업들의 서방 시장 적웅 노력에 대한 지원으로, 연방의 공공 수

주 발주시 동독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우선권 강화, 동독 기업의

판매, 마케팅, 혁신력 확충을 위한 지원 강화, 몇몇 해외무역사무

소와 특정 부문의 상품 소개 등과 같은 협력을 통한 판매 지원, 동

독기업의 서방 수출시 헤르메스 수출 보증의 신축성 있는 운용, r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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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서 독 경제의 동독 상품에 대한 판매 이니셔티브 둥을 들 수

있음.

단기적으로 구소련 시장으로부터의 주문 확보를 위해 사안별 검토를

통한 혜르메스 보증의 제공, 교역에 대한 재원 조달을 위한 구소련

천연 자원의 개발 둥 모든 가능성의 활용

서방 시장에 대한 경쟁력 확보라는 목적으로 신탁청 산하 기업들의

구조조정 및 현대화

이같은 조치들은 l993년 7월 l3일 내각 결의에 의해 더욱 강화되있

다. l994년 및 l995년에 대해 각각 5,5oo만 마르크의 추가 재정이 확

보되었는데, 중점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동독 기업의 국내외 상품전시회 참가

. 마케팅 전략의 마련과 품질 안전 시스템의 확충

. 해외 무역사무소둥을 통한 판촉 활동

이외에도 E린H(자기자본지원)-프로그램 및 공공 수주제도를 활용하여 동

독 상품의 판매 기회를 개선하는 조치들이 강화되었다 를

2.7 노동시장 정첵 및 지역정척을 통한 지원

마지막으로 "동독 부흥" 전략은 경제적인 구조 조정 과정에 대한 광범위

한 노동시장 정책 및 지역정책적 지원이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이같은 지

원은 상당한 정도의 고용 및 생산 손실을 수반하는 동독지역의 구조 조정

과정을 감안하면 특히나 필요한 것이다
.

이 과정에서 노동시장정책의 과제는 생산력이 있는 새로운 구조로의 전

환을 위한 가교(架橋)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것은 연방 정부의 대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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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은 민간 투자활동이 광범위하게 효력을 발생하고 수익성이 없는 計은

일자리들의 철폐로 인한 공백이 메워지기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는 동독 주민들이 이같은 급격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채 방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통일 이후부터 상당한 규

모의 고용 창출 조치(ABM), 직업 재훈련 조치, 조기 연금 규정 및 조기 퇴

직 규정 둥(제 5장 Iv 참조)을 도입했다 .

"지역 지원 조치"의 일환으로는 특히 대형 기업 단위의 재정비 또는 가

동 중단둥으로 대량의 고용 감축이 발생한 문제 지역에 대한 지원을 들 수

있다. 연방과 주들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지역적인 차원의 경제 회의 개최 둥을 통해 이같은 문제 지역들

을 지원해왔다 .

2.8 독일 전쳐 경피의 역동성 회복

연방 정부의 전체적인 구상속에서 진행되는 개별 전략 요인들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간과해서는 안될 한가지 사항은 "동독 부홍" 전략의

성공이 서독 국민 경제의 효출성과 안전성 보존과 직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 전체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은 점차 상숭곡선을 그리고

있는 동독 경제의 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다. 왜냐하면 독일 전

체 경제의 역동성이 회복되어야만 앞으로 수년간 실시되어야 될 공공 재정

이전의 재원이 확보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독 기업의 판매 기회가 개선되

고 동독에 투자활동이 촉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

3. 신탁청얘 의한 기업의 민 화 및 정비

구동독이 아직 모드로 정부의 치하에 있던 l99o년 3월 l일, 동독 각료평

의회는 우선 "인민공유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신탁청을 설립하기로 결정하

다. l99o년 6월 l7일자, 동독 신탁법에 의거 신탁청은 기업민 화의 임

무를 부여받았으며, 통일조약 제25조를 통해 실체가 인정됨으로써 신연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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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전환과정에 있어서의 경제적.정치적 핵심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準

신탁청에게 주어진 임무는 신탁청법 전문에 다음과 같이 요약되었다
.

"국가의 기업활동을 기업의 민 화를 통해 가능한한 신속하고 광범하게

전환시킨다. 대다수의 기업체로 하여금 가능한한 경쟁력이 갖추어지도록 하

여 일자리를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산업목적을 위한 토지를

마련한다."

애당초 신탁청은 불충분한 인력과 열악한 여건하에서 이와 같이 방대한

임무에 착수할 수 밖에 없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실패와 함께 엄청난

후유증이 남아있게 되었으며 게다가 기업의 시장경제 전환은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었다
等

l99o년 7월 l일자 화폐.경제.사회통합과 더불어 구동독지역 기업체는 막

대한 생산성 저조에도 불구하고 국제경쟁상태에 직접 돌입하게 되었다
출

기업에게 전통적으로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던 동구권 판로, 특히 소련의

판로가 C O M E C O N 체제의 해체와 함께 대부분 붕괴되었다
.

수십년간이나 결핍경제상태에 처해있던 구동독지역 주민들의 수요는 직

접 접하게 된 서독생산품에 집중적으로 쓸리게 되어 구동독지역 자체의 생

산품을 소홀히 하 다 .

수요구조의 이와같은 변화는 수많은 제조업 및 농경분야의 기업체에게

엄청난 판로문제를 야기시켰다, 이외에도 특히 높은 임금인상으로 인한 막

대한 비용증가는 효율성증가 및 자재 비용절감을 통해 보완될 수 없었다
.

나아가 토지의 불분명한 소유권 관계, 환경오염잔재 처리문제, 아직 기능

이 발휘되지 않고 있는 공공행정 등이 신탁청의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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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청은 수많은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재빠르게 양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l99l년 중반, 불과 9개월 동안에 신탁청은 소매상, 소규모 호텔

요식업체, 화관 등 무려 15,000 건수를 매각하는 "소규모 민 화"를 달성

하 다. 이로써 서독지역 중소기업에 의한 대단위 쇼핑린터 건립을 필두로

하여 신연방주의 기업창립활동이 궤도에 들어서게 되었다 .

l993년 6월 말까지 과거의 인민공유기업 및 Kombinat의 민 화를 통해

무려 12,500개의 기업체, 공장, 공장의 일부가 매각되었다. 이와 더불어 l4o

만의 일자리와 l,8oo억 D M 이상의 투자가 확보될 수 있었다 .

이토록 방대한 신탁청의 민 화 성과는 다음과 같은 성공적인 문제해결

방안과 민 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끊임없는 확충에 따른 결과이다:

. 중소기업육성 (기업내부 경 인 발 및 기업외부 경 인 초법을 위

한 특혜조건, 신탁청과 무관한 자문역 동원, 금옹핍박상태 극복을 위

한 단기금옹, 상업조직의 민 화 등)

Kombinat의 해체분할, 해체분할된 기업일부의 민 화

반환문제의 해결, 공장설치장소의 재활용, 생태학적 오염잔재배제, 민

화계약의 지속적 개선 둥을 통한 투자장애요인의 제거

정기적인 산업부문별 공시 및 홍보책자를 통한 기업입찰 (최소규모

기업체)

. 투자은행과 투자상담역의 활용, 적극적인 외국고객 유치

. 기업의 청산과 민 화 분리

- 재민 화, 지방자치단체 소유화

신탁청은 이와 같은 민 화 정책을 속행할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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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최고의 전제조건인 바, 그 이유는 새로운 인수

자는 통상 유능한 경 인, 매력적인 생산품, 생산 노우하우, 시장, 고용, 투

자, 책임감있는 경 방안 둥을 신연방주의 기업에 도입할 것이기 때문이다 燎

기업민 화는 대대적인 기업정비조치와 함께 일목요연하게 속행되고 있

으며 기업정비는 다음과 같은 조치와 함께 추진된다 .

- D M 개시 대차대조표의 확정범위내에서 산업부문별 기준에 적합한

자기자본을 확보 (대부분 구채탕감 및 차액보상청구의 취하를 통함)

기업체가 지불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유동성 응자금 대출, 수출용 응

자금의 대출, 사회복지 관련 목적성 지원금 지원조치

생산과 시장에 관계되는 신락청의 신규투자 가능성 제공. 따라서 기

업정비용 재원은 기업의 현대화, 생산성 제고, 경쟁력 구비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하는 미래지향적 투자로서 집중화되어야 함.

첫번째 조치가 대차대조표의 확정과 더불어 대부분 완료된 반면, 유동성

재원조달 및 기업운 을 위한 재원조달과 같은 조치는 각 산업분야의 경

진이 개별 사안마다 내리는 결정을 기초로 하여 추진될 구적 과제이다 .

신탁청의 또 다른 기업정비방안은 곧 투자용 재원조달의 강화이다. 이와

같은 투자강화는 구서독지역 경쟁업체들과 비교할 때 구동독지역 기업체에

대한 형식상의 평준화가 적정한 자기자본 형성과 더불어 달성되기는 하

지만, 결국 막중한 시장위험부담으로부터 야기되는 생산력 감소상태가 여전

하므로 필요한 것이다. 신탁청 산하기업이 동구지역 시장에서 갖고 있는 장

점이 수요자의 지불능력 부재로 인하여 결실을 맺지 못하고 서구 시장을

겨냥한 방향전환에는 (생산혁신, 새로운 유통망 구축, 아직도 시장에 완전

히 진입하지 못한 상태 등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대다수의

기업체는 cls 시장의 붕괴로 인하여 구조전환에 특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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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비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 準

기업정비는 신탁청 자체에 의해 추진될 수 없고 현장의 기업체가 자체적

방안 및 대대적인 자체책임 (간사회, 이사회/경 진, 외부 자문역)을 바탕으

로 실현되어야 한다. 신탁청으로부터 생산성이 있다고 받아들여진 기업운

방안이 관철되기 위하여서는 경 진에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주어져야

한다. 그 동안에도 민 화시도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零

기업정비의 성과는 경 의 질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경 지원조치 (감

사역 및 이사진/ 경 진에 최고 경 자 투입, 신탁청을 통한 최고경 인의

선임)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외에 신축적인 고용계약, 상공회의소와 협회

간의 상호협력, 자문역과 한시성 경 인의 채용, 자매관계, 구동독지역 출신

경 인의 육성, 제2선 및 제3선에 이르는 경 진의 강화 둥이 중요하다. 나

아가 기업내 연수교육 역시 자체주도 및 조직을 통해 기업경 을 위한 전

문지식 배양에 기여해야 한다 수

기존 판매시장을 계속 유지하고 새로운 서구시장의 판로를 개척해 나가

는 일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9월 23일, 대동구권

수출에 의존하던 기업체로 하여금 서구시장을 겨냥한 구조개편과 방향전환

이 가능할 수 있도록 판로를 안정시키는 일련의 대책을 결정하 다

(Hermes 수출보증보험제도의 신축적 운용, 동구권 및 cls의 각종 프로젝

트를 위한 구동독지역 기업체의 수출에 대한 저리 응자금 제공, 구동독지역

기업체를 위한 공공발주의 강화, 대외무역 촉진장치의 개선 등).

신탁청은 신탁청 산하기업체가 잠재적 찰주자로부터 수주를 받을 수 있

도록 협조요청 편지를 보내 사안별로 지원해 줄 용의가 있다. 승인된 대차

대조표 및 사업보고서가 홍보용으로 활용된다 .

신탁청은 민 화에 앞서 정비가 되어야 하는 기업체의 경 참여식 운

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경 합자회사 (Management KG) 모델을 개발해 놓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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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현재 5개가 설립되어 있다. 이 경 합자회사는 새로운 Konzem을 형

성하기 위한 전단계가 아니다. 기업경 방안은 그 실현가능성을 부단히 검

토하지만, 기업의 존속이나 고웅을 보중하는 것은 아니다
.

정비능력이 있는 기업체가 경 합자회사의 모델을 통해 경 참여식의 운

이 성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신탁청이 개별정비와 같은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와 같은 것은 대체로 대규모 기업에게 적용된다
주

신탁청은 정비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체가 민 화될 때까지 필요한

재정지원은 물른 구조변경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다. 기업경 방안

은 원칙적으로 실현가능성의 관점에서 검토하며 개별 사안별로 확정된다
.

지역정책적으로나 구조정책적으로 의의가 큰 기업을 정비할 경우 신탁청은

지역정책 및 구조정책을 책임맡고 있는 신연방주와 함께 긴 하게 협력한

다.

각 주와의 합의사항 중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

. 주정부는 경제계와 노조의 의견을 수렴한 후 기업의 지역적 의의를

정의내린다 .

신탁청은 기업의 정비능력올 판단하고 최종결정올 내린다
.

정비능력이 있는 기업체는 신탁청과 주정부로부터 공동지원된다. 즉

주정부는 이와 같은 기업체에게 구조정책적.지역정책적 촉진가능성

을 보증한다 (특히 구동독지역 재건 공동대웅책의 재원 및 주정부

보증을 통함). 나아가 주정부는 노동시장정책 및 인프라스트럭쳐 정

책과 관련된 조치를 통해 구조변핀에 따르는 문제점을 완화시킨다
.

l992년 말까지 신탁청은 (구채 인수, 재정지원, 응자, 보증 등) 산하기업

의 정비를 위해 이미 l,2oo억 DM을 지출하 다. 신탁청은 산업핵심지역의

유지 및 혁신과 기업정비를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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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993년도 연간경제보고서에서 연방정부는 신탁청이 l992년 l2월 8일 제

출한 방안을 기초로 하여 민 화와 정비를 통해 산업핵심지대를 계속 보전

한다는 기본방침을 밝혔다. 연대협약을 논의했을 때 이러한 방침과 더불어

추진되는 기업정비대책의 핵심이 수용되었으며, 연방 재정건실화 프로그램

에서 재정적 문제가 실현되었다 .

. 생태학적 환경오염의 잔재를 제거하고 산업핵심지대의 확보 및 혁신

을 위하여 추가적인 노력이 경주되도록 한다.

이와같은 목표설정과 더불어 신탁청의 재정차입한도를 확대시킨다 .

l993년도 및 l994년도 총 차입액은 각각 3oo억 D M 으 로 확대되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재정적 확대조치는 해당기업이 우수한 경 을 통

해 필요한 정비조치를 착수하고 관철할 때에만 고려될 수 있다 .

신탁청은 산하의 경 참여식 기업체에게 적절한 경 방안을 유도하기 위

하여 엄청난 노력을 경주했다. 경 인의 한시적 고용 및 대대적인 연수교육

등이 경 능력 개선을 위한 요소의 일부이기도 하다
구

기업의 판로, 비용절감 및 혁신능력은 기업정비의 성공에 결정적으로 중

요하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전술한 바 있는 l992년 9월 23일자 각의 결정에서 함

께 판로를 촉진하고 구조를 변경시키기 위한 효율적 대책을 가동시켰다. 이

와 같은 대책으로는 연방의 발주담당 부서가 2년 동안 신연방주로부터의

구입을 2배로 증가시킨다는 자체적 의무, 신연방주에 높은 고용효과가 따르

는 투자계획을 위한 신탁청의 재원조달 모텔, 정당한 근거가 제시되는 개별

사안에 따라 기존 수출보증 또는 班ermes 보증에 의한 통상한도를 초월한

대동구무역 보증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책은 신연방주의 산

업구조가 보전되고 확충되어 미래에 결실을 맺어질 수 있도록 산업계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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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임금협상 당사자들이 서로 책임감있게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때

에만 성공을 거둘 수 있다.

4 . 구동독지역 산업의 혁신

4.l 통일이전의 상황

현대 서방 산업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동독의 공업 부문은 너무 비대해

있었다. 전체 국민소득에서 생산업 (Produzierende Gewerbe: 제조업 , 에너지

공급 및 수자원 공급, 광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건설업은 제외)이

차지하는 비율은 l988년 65%(당시 서독은 34%) 다. 이같은 비율은 정치

적으로 설정된 가격이 그 정산 과정에 산입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

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독에서 공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l988년 동독에서는 취업자의 45 %가 바

로 생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참고로 l988년 서독의 생산업 종사인구는 서

독 취업자의 33.6% 음).

공업 부문의 비대화, 그리고 동 부문 종사기업들의 높은 잠재실업출 외에

도 동독의 산업은 시장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 있어 다음의 요인들로 인해

특히 어려움을 려었다:

. 세계 시장으로부터의 고립으로 인해 대부분의 필요한 투자재와 선

급부하 (Vorleistung)가 국내 생산에 의해 충족되어야 했음. 또 동

독 기업들간에도 분업(分業)의 잇점이 충분히 찰용되지 않았음. 오

히려 동독 기업들은 지속적인 공급 병목현상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고수준의 부품자급도를 유

지하면서 생산을 해 왔음 .

취업자당 GD p를 기준으로 한 생산성은 서독에 비해 아주 낮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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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있어 서독 수준의 3 o % 정도에 겨우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찰

상당한 수리를 통해서만 가동될 수 있는 計은 시설이 전체 시설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았음. 산업 시설의 교체율(摘出

率:sorting out rate)은 연간 겨우 l%에 불과.

여러 생산 시설이 보건 및 환경 례손이라는 이유에서 이미 가동 중

단되어야 했는데, 이는 특히 기초화학, 야금(治金), 에너지 생산 부

문에서 심했음準

수출, 그중에서도 특히 기계 및 차량생산, 전자공학 둥 투자재 생산

부문은 물른 섬유, 의류둥의 수출은 주로 구 공산권 국가들을 대상

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부분적으로는 정부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음. 동독 전체 수출에서 구공산권 국가들로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65 %에 이르린음 .

산업구조는 자급 경제와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중앙 집권 경제 및 코메

콘 내에서의 분업의 결과 고, 여기에는 경제적인 고려보다는 정치적인 고

려가 우선시 되었다 .

4.2 1990년 이후의 발전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의 결과 동독의 산업은 오늘날 동독 경제부흥에 있

어 문제아(問題兒)가 되고 있다. 현재 동독 산업의 생산은 l99o년 중반 수

준의 2/3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은 l/3로 줄어들었다, 제조업이 동독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l5%로 여전히 서독보다 l.5배 이상 높

은 상태에 있다 .

최근 나타나고 있는 생산업의 확장은 주로 건설업 및 건설 관련 업종에

기인한 것이다. 건설업의 고용 상황은 안정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l992

년 건축부분 투자는 l99l년에 비해 약 l/3 정도 늘어났다 .

건설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종목은 사회 간접 시설의 확충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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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 건설부문이다. 그러나 상업용 건축

과 아주 저수준의 상태에서 출발한 주택 건설도 점점 중요성을 얻고 있다
출

제조업 부문의 생산은 전체적으로는 후퇴를 보인 것은 아니나 . 계절에

따른 향들을 감안한다면 . 아직 명확히 확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

다. 수주 상황을 보아도 그같은 추세가 엿보이지 않는다 구

과거 코메콘 국가들과의 교역 붕괴로 동구지역으로의 수출이 대폭적으로

줄어 들어든데 이어, 이제는 서독 지역의 경기도 침체를 보이고 있어 이 지

역 시장으로의 진출도 어려움을 려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새로운 판매 기

회를 찾아내는 작업은 신탁청 산하 기업은 물론 이미 민 화된 동독 기업

들에게도 사활(死活)이 걸린 문제가 되었다 .

동독의 제조업은 전체적으로는 침체를 보이고 있으나, 부문별로 보면 다

양한 양상을 보여 준다. 그중에는 이미 얼마 전부터 팽창을 보이는 몇몇 부

문도 있다. 그같은 업종으로는 주로 민간 또는 공공 부문의 건축활동에 관

련된 업종들과 현지 민간소비로 이익을 누리는 업종들을 들 수 있다. 석재

(石材) 및 토재(土材) 산업, 일부 전자 산업, 인쇄업, 합성수지 가공산업 .n

리고 일부 식품업이 여기에 속한다. 철강 산업 및 경금속 산업도 상대적으

로 호황(好況)을 누리고 있는 편인데, 이는 건설 부문의 수요 활성화뿐만

아니라 구소련 국가들로부터의 철도 차량 수주 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이에

비해 화학 산업이나 기계제조업같은 다른 중요한 산업 부문들의 생산은 점

점 감소를 보이고 있다 .

화학 산업(석유, 고무 및 합성수지 가공은 제외)의 생산은 i992년 린4분

기중 l99o년 하반기의 6o% 수준에 이르렀다. l992년 매출액은 전년도에 비

해 약 lo억 마르크 증가한 67억 마르크를 기록했다. 동 산업 종사자수는

l989년 약 l8만명에서 l992년말에는 약 6만명으로 줄어들었다
.

기계 제조업의 l992년 4/4분기 생산은 l99o년 하반기의 약 i/3 수준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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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 산업 종사자수는 l99o년 약 料만명에서 l992년말에는 약 l4만명으로

줄어들었다 .

동독 산업은 구조면에서 크게 변모했다. 이중 두드러진 현상은 투자재(投

資財) 생산업이 그 중요성을 크게 상실했다는 점이다. l99o년 하반기중 투

자재 생산업은 전체 산업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나, l992년 하반기에

는 l履로 줄어들었다. 이중 가장 타격이 큰 업종은 기계 제조업으로, 동 부

문은 이전에는 동독 산업중 타 업종의 추증을 불허할 정도로 가장 규모가

큰 업종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식품 산업 및 기호품 산업이 그 위치를 차지

하고 있다 .

동독의 식품 산업 및 기호품 산업은 l992년말 l99o년 하반기의 생산 수

준을 회복하 다. 동 산업부문 종사자 수는 l989년 약 26만명에서 l992년말

에는 7만 5천명으로 줄어들었다. 동독 생필품들은 점차 그 품질과 포장 수

준을 서구 수준에 맞추어갔고, 그 결과 소매점에서의 동독 상품의 시장점유

율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보 다 .

아직 신탁청 산하에 있는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공업 부문의

기업들이다. 동 부문 기업들은 기업수에서 보면 신탁청 산하 기업의 2/3,

종사자 수에서 보면 신탁청 산하 기업 총 고용수의 6o%를 점유하고 있다幣

동독 산업에서 신탁청 산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상당한 정도이

지만, 그러나 지배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l992년 신탁청 산하 기업들에

는 제조업 부문 종사자의 약 절반이 있었으나, l993년 2월 현재는 약 l/3로

줄어들었다 수

개별 경제부문별(생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상세한 개관은 부록 Nr.

105-143를 참조할 것 .

4.3 동독 산업의 문재점과 전망

동독 산업의 향후의 발전은 동독 기업들이 얼마만큼 국제경쟁력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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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냐에 결정적으로 달려 있다. 경쟁이 심한 판매시장 진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들로는 생산품의 품질과 가격, 그리고 생산코스트를 들 수 있

다.

동독 기업들은 그동안 특히 고용의 대폭 감축에 힘입어 생산성이 크게

증가했다. 동독 산업체의 생산성은 l99l년초부터 l992년 말 기간중 약 두배

로 늘어났다. 그러나 동 기간중 시간당 임금율, 즉 고용 시간당 평균 임금

과 봉급도 동일한 증가를 보 다 .

따라서 생산 부문의 경쟁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단위당 임금비용

(Lohnstiickkosten) - 순생산에서 임금코스트가 차지하는 비율 - 는 소폭

줄어드는데 그쳤다. 즉 i993년말 기준으로 보면 단위임금 코스트는 l992년

초보다 lo% 줄어드는데 그쳤다. 따라서 임금코스트가 동독 산업에 주는 부

담은 근본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볼 수 없다. 동독의 단위임금 코스트는 여전

히 서독보다 두배나 높은 수준에 있다. 몇몇 부문에서는 심지어 임금코스트

부담이 늘어나기도 했는데, 특이한 점은 특히 신탁청 산하 기업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이 주로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부문들은

생산은 계속 감소를 보 으나, 고용은 이에 상웅하는 정도로 줄어들지 않았

다.

동독 기업들의 단위 임금 코스트가 여전히 서독기업들보다 대폭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독 기업들은 올해에도 대량 해고 조치를 실시해야만 할

것이다. 이는 신탁청 기업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민간 기업의 경우

에도 부분적으로는 현수준의 고용을 유지하기에는 너무나 경쟁력이 뒤져

있다.

국제 경쟁에서의 비용 압박과 기업 전략의 구사에 있어 불확실성으로 말

미암아 많은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연구 개발

에 대한 지출을 줄 다. 이같은 과정은 기업의 연구 개발 잠재력을 급격히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동독 산업체 연구부문 종사자 수는 l989

. 255 .



제5장 경제.사희 .찰경 통일의 달성 t - _ _ . f .

년말8"J- 7,000명에서 l992년말에는 2"J- 4,000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

되고 있다간

동독산업 의 생산 감소에 상담한 향을 미친동독수출의 격감은 점차적
으로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일것이다. 건설활동은 계속되는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힘입어 계속강력한 증가를 보일것이다. 경제부문의
건축 투자도 현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주택건설도 점차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이같은 상황들을 고려할 때고용감축은 올해중 점차적으로 중단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동독산업에 현재요구되고 있는근본적인 구조조정작업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장애 요인은 바로임금인상추세와 생산성 증가추세간의 격차가

점점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서독지역의 경제침체로 동독 기업의 생

존에 필수적 인 방향전환인 이른바 서독시장으로의 판매시장 전환 작업이

난관을 겪으면 겪을수록동독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기업들보다 더높
은단위당 임금비용으로 인해실패를 려게될위험이 더욱 크다.

보다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이와관련해, 또한특히고 임금 압박을 구

실로연구 개발비 투자를 줄이는 것은 비생산적인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이유는 생산비용과 관련한 경쟁력 외에도 세계시장을 겨냥한 경쟁력

있는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장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 동독 기

업의성공에 있어본질적으로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이 다.

5 . 효율적인 중소기업의 육성

5.l 통일 이전의 상황

다양한 구조를 지닌소규모 또는증간크기의 수많은 기업들을 총칭하는

중소기업은 시장경제의 중요한 叫대요 원동력의 하나이다. l989년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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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구조 확충을 위한 출발 상황은 아주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있었다. 한때

약 l"1- 1,800개에 이르던 구동독 소재 중소기업들은 이미 l972년에 국유화

되었고, 그후 摘89년까지 더 이상 민간의 기초 위에서 발전할 기회가 없었

다. 전체 경제는 중앙집중식으로 운 되었고,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를비나

트들의 구조에 의해 특징지워졌다. 자 업은 단지 lo만개 정도에 지나지 않

았으며, 이것도 대부분이 수공업, 판매업 및 접객업에 집중되어 있었다. 따

라서 신연방주에서의 중소기업 육성은 처음부터 경제정책의 핵심이었다. 연

방 정부의 정책 목a는 동독 지역에도 공업, 수공업, 판매업> 접객업? 기타

서비스업 그리고 자유업(Freie Berufe) 부문에 있어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경제 구조의 기초가 되는 폭넓은 층의 효출적인 중소기업을 확충하는 것이

다. 이같은 연방 정부의 정책은 세가지 지주(支往), 즉 창업(創業), 1972년

국유화된 기업을 구소유주에게 재반환하는 재(再)민 화(Reprivatisierung)

그리고 신탁청에 의한 구 인민소유 기업의 민 화(民營化), 이 세가지 기둥

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구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은 중소기업에 유리한 법제

도 및 세제(稅制), 상공업 회의소 및 업종별 단체들의 조직, 우수한 기능을

갖춘 은행 제도, 능률적인 공공 행정 그리고 효율적인 사회 간접 시설 둥이

다.

5.2 1990년 이후의 발전

초기의 여러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중소기업 확충 작업은 순조롭

게 진행되었다. l99o년 이후 기업 등록수는 급격히 늘어났다. l99o년과

l99l년에는 그 수가 각각 28"b 1,000건, 29"J- 3,000건에 달해 최고조에 이르

렸다. l992년의 기업등록수는 21"I- 4,000건이었다. l99o년부터 l993년 7월말

까지 총 9 0 U 2,790건의 기업신규등록이 있었으며, 같은 기간중 3I"b- 7,861

건의 등록 취소가 있어, 동 기간중 순수한 사업자 등록 증가는 弱만 4,929

건이었다(부록 Nr. 144-150 표 참조). 그 사이 l993년 7월까지 창업신고를

한 기업들중 36만개의 중소 자 업체들이 현재 찰동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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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 지역에는 자 업체를 포함, 약 4l만의 자 업자들(self-employ빈

person)이 있으며 , 이에 종사하는 종사자수는 26o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 3년간의 기간동안 달성한 성과들을 보t, 많은 수의 동독 주

민들이 독립적인 기업활동의 기회를 인식하고 이를 활용했음을 여실히 알

수 있다.

5-3 지원 조치

연방 정부 경제정책의 중심 과제는 목적이 분명한 지원 조치를 통해 새

로운 중소 기업들 및 자유업자들이 부리를 내려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도록 동독의 경제 부문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 중요한 조치로는

창업 및 기업 안정화 지원, 기업의 현대화 투자 및 기업 상담 지원, 정보

제공 및 직업 교육, 동독 상품 판매 지원 등이 있다.

연방 정부의 창업 및 기업 안정화 지원 조치는 현재까지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투자 물결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창업의 절반

정도는 공공 재원의 지원을 받았다. 연방 정부의 두가지 중요한 프로그램인

자기자본지원(EKH)-프로그램 및 ERp-창업 지원 프로그램올 통해 i993년

6월말까지 l5만개의 창업 기업들과 6만개의 기존 기업에 총 37o억 마르크

의 저리(低利) 출자가 실시되었다. 이두가지 프로그램은 - 새로운 경제적

인 요구를 반 하면서 . l993년 이후에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零

5-4 민 화 및 재(再)민 화8)

신탁청은 증소 기업 중심의 민 화 및 재민 화 작업을 통해 동독 지역

에 있어 새로운 중소 기업의 형성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과거 구동독 시절

소유권을 박탈당한 기업들을 재산법 (Vermogensgesetz)에 따라 재반환하도

록 한 것은 중소 기업의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신탁청은 이같은 재

8 ) 역주: 기업의 재(撚)민 화(Reprivatisierung)란 과거 인민 재산에 속한국

기업을 민간에 매각하는 일반 민 화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과거에 소유권을 박탈

당한 기업가에게 다시 그 기업을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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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원상회복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재

(再)민 화가 신탁청의 우호적인 협의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출

민 화된 기업의 약 2/3는 중소 기업이었다. 이중 기존 경 자의 경 권

인수(Management-Buy-Out)에 의한 민 화출은 l9% 정도 다. l993년 6

월말 현재 l,688개 기업, 29"b 6,343명의 종업원이 아직 신탁청 소유로 있는

데, 비중 94%가 5백인 이하의 기업이므로 아직 많은 수의 중소기업이 생겨

날 가능성이 남아 있다출

특히 l972년 국유화된 약 l만 l,8關개의 기업이 찰재 재(再)민 화의 대

상이 되고 있다. 이 기업들중 75%는 산업 부문의 중소 기업들이다. l993년

6월말 현재 총 7,976개 기업의 재민 화 작업이 완결되었다. 이로써 재산법

에 의거한 기업 전체 또는 일부의 원상 회복 신청건 중 절반 이상에 대해

판결이 내려졌다.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신청건들 출에서 비록 제한적

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중소기업 창업이 기대되고 있다출

5.5 각 산업 부문어서의 중소기업의 발전

중소기업 창업의 과정에서 경제의 구조를 변경시키는 작업은 아직 완결

되지 않았으며 또 균형이 잘 잡힌 상태도 아니다. 판매업> 수공업, 서비스

업, 로텔 및 접객업 그리고 일부 자유업의 중소 기업들이 주종을 이룬 반

면, 산업 부문의 중소기업 창업은 아직 미진한 상태여서 그 격차를 좁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

창업을 통해 생겨난 동독 지역 각 경제 부문의 중소기업들은 다음과 같

은 발전 경향을 보이고 있다
.

5.5.l 수공업

수공업은 동독 지역에서 팽창적인 경제 부문에 속한다. l989년 당시 동독

에는 8U 5,390개의 수공업체들(2,718개의 수공업 생산 조합(pGH) 포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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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42"b- 7,000명이 이 부문에 종사했다(이중 l6"b 3,700명은 p G H 소속

이었응). 업체수 및 종사자 수를 보면 건축 부문 수공업 (building trades),

자동차 부문 7공업, 목공소, 이발소 둥이 가장 규모가 켰다.

수공업 부문은 지난 3년간 구동독 지역의 시장 경제적 구조를 확충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었다. l993년 6월말까지 동 부문 업체수는

l989년에 비해 3만 2,000711(37%)가 늘어난 l1'?I- 7,000개에 달했다. 종사자

수도 이와 마찬가지로 현저한 증가를 보 다. 독일 수공업 중앙협회에 따르

면 l993년 6월말 현재 동독 지역 수공업 부문에는 79"b- 5,000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이는 l989년말보다 42"b 3,000명이 더 늘어난 숫자이다. 직업훈련자

의 수도 l99o년 3"I- 2,056명에서 l99l년에는 6만 7,233U, 1992년에는 9만

3,835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직업 훈련의 성과가 상당하다는 것을 웅변적

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찰

동독 지역의 동 경제부문은 이미 이같은 만족스러운 상숭 추세를 보이 7 7

있지만, 신연방주간의 평균 도가 서독 지역의 수준에 이르려면 아직 다소

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의 발전 추세를 볼 때 건축 및

실내장식 부문, 자동차 부문, 전자 산업 부문의 수공업이 계속 강화될 것으

로 전망된다 .

특히 의류 부문 수공업과 하청업체와 같은 몇몇 부문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구조 조정 작업이 업체들의 매출상

황 및 수익 상황에 부정적인 향을 가져다 줄 것이다 .

5.5.2 공업 부문의 중소 기업

이 분야의 중소기업은 다른 경제부문의 업체들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높은 수준의 복잡한 초기 투자, 뚜렷이 높아진

시장 진출 장벽, 불명확한 소유권 관계 그리고 대형 업체의 허약한 기반 등

으로 인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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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 지역에는 약 lo만개의 공업 부문 중소기업이 건재한 반면 동독지역

에는 이제 약 8,5oo개의 중소기업이 생겨나 그 격차가 심하다. 민 화, 재

(再)민 화, 기존의 중소 기업과 창업에 의한 새츠운 작업장 설립 - 이는

특히 제조업 부문의 발전을 위한 연방의 중요한 지원조치들의 실시와 연관

된 것임 - 그리고 노하우 이전의 개선 등은 산업 부문의 중소 기업의 계속

적인 확충을 지원해주고 있다 零

5.5.3 서비스업

서비스업 부문에는 그 사이 수많은 중소 기업들로 이루어진 다채로운 기

업 환경이 형성되어 있다. 동 부문의 근본적인 구조 조정 작업은 아직 완결

되지 않은 상태이다. 판매업, 운수업, 관광업 부문의 합리화는 이같은 구조

변화의 추세를 보여 준다 .

동 부문 중소기업중 은행업 및 보험업의 경우에만 종사자 수가 늘어났다 출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업 부문은 동독의 경제 상황이 안정화되면 가장 강력

한 성장을 보일 경제부문 중 하나이다 출

5.5.4 활메업

동독의 판매업은 화폐 및 경제 통합 이후 기간 동안 다른 경제부문에 비

해 구조면에 있어 특히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했다(부록 Nr. 151-152 표 참

조). 신탁청에 의한 민 화와 판매업 부문의 창업으로 동독 지역에는 새로

운 판매업 부문 중소기업들이 생겨났다. 이미 구동독 시절부터 있어 온 2만

여개의 자 업체들 외에 l2만개 내지 l4만개의 판매업 부문 중소기업들이

시장 진입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燎

원래 지역적인 차원의 물품 공급을 담당한 소비 조합(Konsum-

genossenschaft)들은 경제 및 화폐 통합의 결과 상당한 구조조정 압력에 직

면했으며, 수천의 생필품점들을 단기적으로 폐쇄함으로써 생존 문제를 해결

하고자 했다. 그 결과 해당 지역들에는 생필품 공급이 질적인 면, 상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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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류면에서 다소 차질을 빛기도 했다. 기동성 있는 공급 조치와 이출 지역

의 지원, 그리고 새로운 공급 형태 및 판매점의 도입을 통해 심각한 공급

부족 현상을 피할 수 있었다 .

서독의 판매 조직들은 구 Ho.판매점들을 사들이고 소비 조합에 참여하

는 방식으로 동독 지역에 자체 판매망을 강력하게 확충해 나갔다 .

소비자들의 욕구가 점차 다양해지고 동독 도심(都心)들의 재(再)민 화

작업과 맞물려 동독에서도 전문 소매점은 새로운 틈새 시장이요 개발 가능

성이 많은 시장으로 부상했다 .

기존 판매업체들의 구조 변화, 신규 판매업체들의 창업 그리고 서독 판매

기업들의 대규모 동독 지역 진출로 인해 동독지역의 주민 l인당 상업 부지

의 크기는 그 사이 두배로 늘어났다
.

소비재 도매업과 생산 관련 판매업체들도 소매업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변화를 겪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특징적인 것은 전적으로 대형 도매업에서

다중적인 기능을 하는 기업둥 기업들의 모습이 다양한 모숩을 갖추는 방

식으로 확대 .변화를 겪었다는 점이다
.

특히 생산 관련 판매업 부문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이미 효율적인 도매

업체들이 자리를 잡아갔다. 그러나 동독의 도매업은 동독 상품 판매의 중재

자 기능은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동독 산업의 안정화가 아직 이루

어지지 않아 자림적인 동독 토착의 도매업체 설립을 위한 여건이 아직은

성숙되어 있지 않다. 한편 유럽 공동체 시장 차원에서 볼 때 기존의 도매업

체 또는 신규 도매업체들은 모든 기능과 형태에 있어 현대적인 판매 시스

템의 요구에 부웅하는 것이어야 한다
.

5.5.5 관광업

관광업 부문에서도 시장경제적인 구조로의 전환 과정에 있어 일련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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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문제들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동독은 기존의 자연적인, 문화 역사적인

잠재력으로 인해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비교적 유리한 상황에

있었다.

l99o년 당시까지만 해도 많은국가의 지원을 받았던 광범위한 접객업 및

숙박업 시설의 대부분은 질적인 면에서, 또많은 경우 입지상 새로운 요구

들을 충족시킬 수 없었다. 도시지역의 소형호텔들과 숙박업소들의 민화

작업은 l99l년말까지 완결될 수있었으나, 휴가지역의 많은업체들의 민

화는 아직 충분한 정도로 진행되지 많았다
출

그러나 이같은 과정은 l993년중 거의완결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되

면시장성이 있는 접객업 및숙박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중소 기업의 수중

에들어가게 될 것이며, 향후관광업 부문의 개발은 도시지역과 부분적으

로 는 아직미개발되었으나 매력이 있는동독의 관광지역에 집중될 것이다를

등독의 관광 상품을 매력이 있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고수준의 관광 수

요를 유발할 만큼효출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수한 마케팅, 서비스
중심의 업체운 그리고 보다 매력이 있는관광 개발둥에 노력을 기울여

야 할 것이다 .

5.5.6 자유업

자유업(Freie Berufe) 부문에 있어 동독의 시장경제 구조의 확충 작업은

특히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

과거 동독에서의 자유업은 경제적으로 그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

았다. l989년 약l"J 5,700명의 자유업 종사자(예술가와 신문기고가 포함)가

있었는데, 이들은 국가의 엄격한 규제를 받았다. 따라서 자유업의 확충 작

업은 거의 아무 것도 없는데서 시작되었다. 자유업에 중요한 법적 제도들,

직업 회의소(Berufskammer), 직종별 단체, 지역별 단체의 학충 작업이 u1

교적 단기간에 걸쳐 l992년말까지 거의 관결되어, 이를 통해 동 부문의 향

- 26 J .



제5장 경제 .사회 .환경 톰일의 달성

후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

동 경제부문은 그 사이 역동적으로 발전했다. 자유 직업가의 수는 이미

l99o년에 l만 8,000U, 1991년에 약 5만명으로 늘어났으며, 현재는 6만

7,ooo개의 자유업체에 약 l5만명의 인원이 종사하고 있다. 상업 차원 또 는

민간 차원을 막론하고 자유업의 서비스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주세에 있어

동 경제부문은 뚜릿한 고용중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6. 산업 부문의 연구y 개발 및 혁신

6-l 퉁일 이전의 상황

경제부문에 있어 잘 갖추어진 연구 부문 인프라스트럭처와 효출적인 연

구 개발(Research & Development)은 동독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적인 일자

리 창출을 위한 결정적인 전제 조건이다 幣

이같은 잠재력을 확보하고 보존하는 작업은 아주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零

경제 찰경이 변함에 따라 대부분 노후화된 구 콤비나트의 자본스토크들은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필요로 하며, 이같은 작업은 또한 기업의 연구 개발

부문을 상당히 축소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會

구조 조정에 따른 이같은 갈둥은 l99o년말/l99l년초 구 콤비나트에서 떨

어져 나온 이른바 硏究 會社(Forschungs-GmbH)들에서 특히 심하게 나타

났다. 동독 경제 전체 연구 개발에서 이 연구 회사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l992년말 약 2o% 으며, 현재는 25%-30%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동 회사들은 최근 2년간 대규모의 감원을 실시했다. 연방, 주정부 ; L

리고 신탁청의 협조하에 이 연구회사들 중 상당수는 새로운 경 진을 발견

하고 중요한 시설들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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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력감축 속도는 둔화되었지만 동독 경제의 연구개발부문 축소 추

세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연방 정부의 위임을 받아 작성된 조사보고서

를 보면 l992년말 현재 동독의 연구개발 부문에는 2"J 4,000명이 증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앞으로 중요한 것은 경제계, 신탁청, 주정부, 연방 차원의 공동 노력을 통

해 효율적인 연구 개발 부문의 확충 작업을 속행하는 것이다. 신탁청과 연

방 정부는 기업 민 화와 재정비시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을 보존하는데 U

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출

동독의 각 주들은 지역 개발에 있어 연구 개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주들은 기업의 혁신력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실

시하고 있다. 연방 차원에서도 "연구와 기술(Forschung und Techonologi

e)" 연방-주 위원회와 동 위원회 산하 작업팅인 "硏究 會社

(Forschungs-GmbH)"를 통해 동독의 연구 개발을 활성화하는 작업이 이루

어지고 있다 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효율적인 연구 개발 능력은 특히 기업에 의

해확보될 수 있다. 따라서 동서독 양지역 경제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결정

적으로 중요하며, 이는 동독 기업들의 방향 전환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

이다. 현재 독일의 연구집약적인 수출중 2,5%만이 동독에서 이루어지고 있

다.

6.2 연방 정부어 의한 지원

연방정부는 l99o년 중반부터 일련의 지원 조치를 통해 동독 경제의 효율

적인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지원 조치들은 동독 기업의 기술

적인 경쟁력 제고, 산업 관련 연구개발 부문의 구조 조정, 혁신적인 창업

지원, 혁신적인 중소기업의 강화, 경제 관련 연구 개발 지원 인프러스트럭

처의 확충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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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중요한 것은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 제고하는 것으로 연방정

부는 특히 다응과 같은지원조치들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특정기술부문의 연구개발(R & D)프로젝트를 통한동독 기업과

경제관련 연구개발시설에 대한지원으로, 통일이후l,ooo개 이상

의프로젝트에 대해6U 2,500만 마르크 이상이 지출되 었음.

산업체 공동연구에 대한지원프로그램을 통한중소기업의 연구협
력지원. l993년중 이를 위해총 iU 7,000만 마르크가 지출됩.

l992년부터 지원재원의 일부가 동독지역에 사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음(1992'd: 7,000만 마르크, 1993'd: 4,500만 마르크).

"동독 부홍'' 공동대웅책에 따라l992년 2억마르크가 동독산업체
연구 지원을 위해추가로 마련되었음, "硏究 會社‥들, 구과학원
(Adw)에서 떨어져 나온경제관련 子會社들 그리고 기업들의 약
88o여 개의 연구 개발(R & D)프로젝트가 지원을 받았출. i駱3년에
는 이 지원을 계속하기 위해"시장대비 산업체 연구와 구조변화 확

충작업"에따른l억마르크, "동독 부홍지원(Aufbauhilfe ost)" 에

의한 l억마르크의 지원재원이 마련되었음.

연방정부는 또한 혁신적인 창업지원과 더불어 우량 중소기업 육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일종의 모델실험으로 기술중심의 기업(Tou) 설립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현재까지 l35개 기술중심 기업체에 대해 l억 마
르 크 이상을 지원함출

"기술 센타및창업센타의 확충"(Tz)의 모텔실험은 T o u 지원조

치에 대한 보완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이모델실험은 신생기술기

업을위한적절한 양육구조및재원조달 구조의 확충을 위한 것

임.l5개 T를확충작업과 io개 T핀계획작업이 그지원대상이 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4,ooo만 마르크의 지원이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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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는 혁신적인 중소 기업을 강화하기 위해 또한 다음과 같은 지

원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동독 연구개발 인력 지원"(PFO)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연구 개발

부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현재까지 l,4oo개의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 인건비에 대해 지원금을 얻었는데

l992년에는 4,8oo만 마르크의 지원이 이루어졌응 구

연구 개발 인력 확충 지원(zFo)은 중소기업의 연구 개발 부문의 확

충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현재 약 66o개 업체 2,o7o명에 이르

는 연구 개발 종사원들이 지원을 받았으며, 3,200만 마르크가 지원

되있음.

연방 정부는 수주 연구 및 개발(AF O/A WO )라는 두가지 조치를 통

해 기업의 연구 개발 부문 수주(受注) 제공 및 획득 작업을 지원하

고 있음. 이 두가지 조치에 의해 i,42o개 계획에 대해 출 1U 1,500

만 마르크의 지원이 이주어졌음. 이 지원금을 를해 시작된 수주액

은 2U 5,000만 마르크 이상임 準

혁신지원 프로그램은 새로운 상품 및 생산 공정을 위한 연구 개발

3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출

현재까지 l35개 프로젝트에 3억 5천만 마르크의 지원이 이루어짐 출

경제관련 연구 개발 지원 인프라스트럭처의 확충과 더불어 동독 경제의

혁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술 이전 및 혁신지원 기관"(ATI)들은

중소기업의 기술, 경 상의 문제들에 있어 도움을 제공하며 생산품

및 생산 공정의 혁신 준비, 실행 작업을 지원하고 있음. l992년말

현재 동독 전역에 2l개 ATI와 lo개의 파견 부서가 설치되었음. 업

종중심 또는 기술중심의 이전 센타들이 이 기관들의 활동을 보완해

주고 있응. l993년중 약 2,5關만 마르크의 재원이 확보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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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자문 부서"의 모텔 시험을 통해 연방 정부는 동독 지역 상공

회의소 내에 혁신 자문 부서의 확충 작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loo만 마르크의 재원이 확보되어 있음雌

기술 이전 지원을 위한 중요한 계기의 하나로 연방 정부는 또한 한

시적이며 시범적인 케이스로 이른바 시범센타를 운 하고 있음. 이

것은 정보 부족을 보완하고 새로운 기술개발에 따르는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임. 동독에서는 현재 9개의 시범센타가 운 되고 있

고, 이를 위해 지금까지 2,7oo만 마르크 상당의 지원이 이루어겼음 주

l992년 "기술중심의 견학 및 정보수집 프로그램"(TOP)이 처음으로

실시되었음. 이 프로그램은 기술적으로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

들의 현대적인 기술과 기업전략을 보여줌으로써 소규모의 혁신 기

업에 대한 지식 전수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현재 4o여개 기업들이

loo여개의 Top.견학 행사를 실시하고 있음
.

.현재 연구 개발을 실시하는 동독 기업 중 80%-90%가 연방정부의 경제

부문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연방 정부는 동독산업

의 구조를 혁신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l992년에만 해도 이를 위

해 6U 1,000만 마르크의 재원이 마련되었다. l993년에도 효율적인 동독지

역 산업체 연구부문의 확충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었는데, 이를 위해 총 6억

9,ooo만 마르크의 재원이 제공되었다. 이같은 노력의 성공 여부는 물론 경

제계가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에 얼마나 투자하는가에 결정적으로 달려 있다
.

7. 구동독 지역 어너지 산업의 구조 조정 및 확충

7.l 구동독 어너지 산업의 구조

과피 자급자족을 위한 동독 경제의 노력은 동독의 에너지 산업이 독점적

인 구조와 경제적, 환경적으로 완전히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는 결과를 낳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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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국에서 생산되는 갈탄 중심의 일방적인 편향은 동독의 에너지 경제의

전체구조에 지속적인 향을 끼쳤다. 즉 동독에서 갈탄은 l차 에너지 소비

의 7o%, 전력 생산의 8o%를 차지했었다 .

약 2,25o억 를(Joule: 열량 단위)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동독은 주민 l인당

소비량에서 보면 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가장 높은 국가들중 하나 다 출

이같은 에너지 낭비는 비효율적인 에너지 생산 및 소비외에도 세계시장에

걸맞지 않은 에너지 가격과 특히 민간용 및.산업용 에너지가격에 대한 막

대한 국가 지원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국가조약 및 통일조약과 더불어 구서독의 에너지, 환경 및 광업 부문의

법규들이 동독 지역에도 확대 .적용되었다. 동독은 또한 에너지 정책 및 법

규와 관련 유럽 공동체와 국제 에너지 기구의 세계 에너지 협약 체제에도

편입되었다 等

동독 에너지 부문의 효을성 제고와 구조조정을 위한 중요한 작업의 하나

는 에너지 가격 지원제도를 폐지하는 것이었는데, 1991'd-199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인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에너지 가격에 대한 지

원제도가 폐지되었다. 이제 동독 지역의 에너지 가격은 서독 지역에서와 마

찬가지로 생산 비용과 시장 상황을 기초로 결정되며, 가격 통제와 카르텔법

에 따라 감독받고 있다 출

통일 이후 에너지 소비의 규모와 구조는 뚜릿한 변화를 보 다. 경제의

구조조정에 따라 생산이 격감하자 동독의 에너지 소비량은 급격히 줄어들

었다. 갈탄은 공급부문의 55%(1992년)를 차지하여 여전히 그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석유와 지하가스가 에너지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출

(동독의 에너지 경제에 관해서는 부록 Nr. 153-155 부분 표를 참조할 것)

7.2 구동독 갈탄 산업의 발전

8o년대 말 라우지츠(Lausitz)와 중부 독일 지역에서의 갈탄 채굴은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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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톤을 초과했으며, l989년 말 당시 동 에너지 부문에는 i3"]- 3,000명이

중사하고 있었다
.

통일 이후 구조 조정작업은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1989U-1992년간

채굴량은 l억2,點o만톤으로 6o% 감소를 보 다. 산업부문의 급격한 위축

과정과 전판, 난방시장의 찰매 격감 등이 채굴량 감소의 주원인이었다. 이

로 인해대량의 고용감축이 있었고, 현재4만명이 동부문에 종사하고 있

다.동 에너지 경제부문은 - 비록 그 속도는 둔화되겠지만 - 계속적인 구

조조정과 합리화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앞으로 몇년간은 인력감축이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

효출성을 갖출 몇몇 대형채굴업체로의 통합, 채굴기술상 보다유리한 탄

광의 개발, 철저한 합리화 실시 및 현대적인 기술의 지속적인 투입이 이주

어질경우동독의 갈탄산업은 향후에도 전력생산에 있어경쟁력을 갖출

중요한 에너지 산업의 역할올 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

신탁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바 갈탄지역에 있어 경쟁력 있는 탄광들의

매각 작업을 신속히 완료하는 것은 동독 갈탄산업이 경쟁력올 확보하는데

증요한 진전올 가져다 줄 것이다
차

동독 갈탄산업 민 화를 위한 중요한 전제의 하나는 해당주정부가 장기

간을소요하는 탄광운 계획에 대한허가를 과단성있게 내어주는 것이다
출

동독 잗탄즉역의 주수상들은 늦어도 l993년말까지 이같은 절차를 마련하

기로 합의한 바 있다
를

갈탄의 비효율적인 연소(燃燒)로 야기된 손상외에도 무분별한 갈탄채굴,

필요한 재 순화(經化) 작업(Rekultivierung)의 소홀로 인해 동독 지역에는

상당한 환경 오염이 야기되었다. 재 순화(純化) 조치(Rekultiviemng)없는

채굴 작업을 통해 생겨난 환경오염을 제거하는데는 수백억 마르크의 재원

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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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구 환경 오염(Altlasten)의 정화와 일자리 창출올 위해 연방 정부

와 동독의 주들은 l992년 l o U 1993'd-l997년간 갈탄 분야에만 매년 l5억

마르크를 투입한다는 구 환경 오염에 관한 재원 조달에 합의했다. 이로써

적극적인 광업 이외에도 약 l"I- 5,000명의 인력이 갈탄 정화부문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 .

7.3 전력 공급 및 지역 난방 공급

동독의 총 전기 소비량은 l989'd-1992년 기간중 약 6o % 감소했는데, 이

중 산업체 부문의 전력 소비는 약 5o% 줄어들었다. 동 기간중 전력 생산부

문에서 갈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83%에서 92%로 늘어났다. 원자력 발전에

의한 전력생산은 l99o년 가동이 중단되었는데, 이는 운 업체들이 비용을

많이 들여 시설을 보완한다 하더라도 원자력법상 필요한 허가들올 얻어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

동독의 전력 산업은 향주 lo년 내지 l5년간 상당한 규모로 또 거대한 비

용을 들여 가장 현대적인 전력생산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

다. 이 과정에서는 공급측면은 물른 수요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출

구동독 정부 및 신탁청이 서독의 에너지 공급업체들과 맺은 전력 협약

(Stromvertragen)은 동독의 전력 부문 및 지역(地域) 난방(distric heating:

遠距離 緩房) 부문을 민간경제의 기초 위에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 대형 연소시설 규정과 관린한 해당 과도기 규정이

l996년 7월 l일자로 만료되므로 특히 를비나트 차원에서 시설 보완 및 발

전 능력의 확충을 위한 결정들이 내려졌는데, 이 결정들은 각 주에 있어 가

장 규모가 큰 투자계획들 중의 하나이며 갈탄 지역에 있어 일자리 보존 효

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燎

l993년 7월 말 동독의 전력 공급과 지방 자치 단체의 역할을 둘러 싸고

연방 헌법재판소(독일 칼스루에 소재)에까지 올라간 분쟁에서 모든 분쟁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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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들이 연방 경제성의 타협안에 동의를 표명하고, 위헌 제소를 철회할 것

을 밝혀 이 문제를 둘러싼 헌법재판소에서의 위헌 분쟁은 최종적으로 해결

되었다. 이미 l992년말 협상에서 합의한 사항들이 이제 효력을 갖게 되었

다. 이로써 동독의 전력 공급 및 지역 난방 공급 부문에 대한 수십억 마르

크의 투자 장애요인은 제거되었다. 이와 동시에 "전력 협약"에 규정된 전력

를비나트 기업 및 l5개 지역 공급업체의 민 화 작업을 위한 장애 요인도

제거되었다 .

동독 지역을 U C P T E (서유럽 통합기업 연합) 망에 연계하는 작업은 시급

히 절요한 작업이지만 - 준비 작업 및 독일내 펼요한 통합 연결에 많은 시

간이 소요되고 있어 - 아직 실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늦어도 l994년중에는

이 작업도 실시될 것이다 .

동독 전체주택 중 지역 난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24%로, 9%의 서독지역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독의 지역 난방은 기술적인 면에 있어

시설의 높은 마모율> 낮은 전력-열.연계 비율, 높은 환경 부담, 불충분한

효율이라는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會

지역 난방이 에너지 정책 및 환경 정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

으므로 l992 *d -1995년 기간중 연방 정부는 지역 난방 공급의 재정비를 위

한 투자 계획에 대해 매년 lU 5,000만 마르크를 지원하고 있다. 동독 주정

부들도 연방 정부와 같은 비율로 이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 프

로그램의 재원으로 l992년에는 l2억 마르크 상당의 투자가 실시되었다 .

7.4 가스 공급

과거 동독 지역의 전체 가스 소비량(1989'd: 1,730만톤 sKE)은 54%는 러

시아 지하가스의 수입, 24%는 자체 가스 채굴 그리고 22%는 도시 가스에

의해 충당되었다. 도시가스는 주로 갈탄에 의해 생산되었다. 독자적인 저장

소를 갖춘 지하 가스의 채굴은 l988년 이후 급격히 감소를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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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3가지 서로 분리된 가스관 시스템이 이용되었다
출

각 가정들은 전지역에 걸쳐 있는 도시 가스의 공급을 받았다. 가정에서 난

방 목적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겨우 8%에 지나지 않았다. 지하 가스

는 거의 전적으로 산업체에서 사용했다. 동 베를린 지역은 유일한 예외로

이미 l989년 이전에 지하가스를 사용했다
수

가스 부문의 구조 조정 작업은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범지역적인 차

원(원거리 가스 단계)에서는 물른 지역적인 차원(지역 가스 공급)에서도 민

화 작업이 서독 기업또는 외국 기업의 참여하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會

지방자치체(도시공장의 설림)의 차원에서도 민 화 작업은 크게 진척되었

다.

신연방주의 가스 경제는 다음과 같은 목적들올 추구하고 있다: 도시가스

망 및 소비자 시설의 지하가스로의 전환, 동독 지역 지하 가스망을 서독의

지하 가스망에 연결하고 나아가 서유럽의 가스 운송 체제에 편입, 지하 가

스의지하 저장소 확충 및수입선의 다양화, 지하 가스 소비자를 위한 현대

적인 기술 투입 등
주

도시 가스를 지하 가스로 전환하는 작업은 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도시

가스를 공급받던 가구수는 약 3oo만호 는데, l993년말 이중 8o%에 대해

지하 가스로의 전환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동 작업은 l995\1/1996년중 완료

될 예정이다. 가스 난방 가계는 l99l년 9%에서 2ooo년에는 30%-32%로 늘

어나며, 이에 따라 갈탄에 의한 난방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출

1991/1992년중 몇몇 소규모 지역적인 공급망 연결 작업 외에 2개의 대형

공급망을 서독의 가스망에 연결하여 운 하는 작업이 있었다. 대형 가스관

연결작업은 l993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이제까지 일방적으

로 수입에 의존하던 지하 가스의 수입 의존성이 줄어들고, 안전한 가스공급

이라는 측면에서도 가스 공급을 다양화하는 작업이 큰 진척을 보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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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체 가스의 공급 구조는 다음과 같이 변했다: 즉 러시아 지하 가스

수입이 53%, 서독으로부터의 공급이 l6%, 동독 지역 지하 가스 채굴에 의

한 공급이 l6 % 그리고 도시 가스에 의한 공급이 l5%이다. 업계는 l99l년

부터 2ooo년까지 지하 가스의 투입이 3배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그 때까지 가스 경제는 2oo억 마르크 상당의 투자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

다.

7.5 석유 산업

통일전인 l989년 동독지역의 에너지 공급중 석유에 의한 공급은 l3.9%를

차지했으며, 이는 서독의 42%보다 철씬 낮은 수치 다. 모든 석유 사업은

국가의 독점아래 병합되어 있었다 출

통일후 시장경제적인 여건하에서 동독 지역의 석유 판매는 다른 l차 에

너지들의 소비량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과는 달리 매년 증가를 보여 왔다출

l차 에너지 전체소비 중 석유가 차지하는 비을은 l992년 이미 29.2%로 늘

어났다. 석유 소비의 증가는 무엇보다 개인적인 이동성의 증가, 도로 화물

량의 대폭적인 증가 그리고 난방 시장의 급격한 구조 조정으로 인한 것으

로, 난방 시장의 경우 경유의 비중이 더욱 높아졌다. 민간 또는 상업용 교

통량 증가로 금세기 말엽에는 신연방주지역의 연료 소비는 약 5o%의 증가

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석유업체의 민 화 작업도 크게 진척되었다

崙베트(Schwedt) 소재 동독 최대의 정유공장은 현재 5개의 독일 및 외국

업체로 구성된 민간 컨소시움에 의해 운 되고 있다. 이 정유업체의 경 과

참여 회사들이 계획하고 있는 바 상당한 규모의 투자들은 입지의 안정과

일자리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로이나/차이츠(Leuna/Zeitz) 정유회사들은 아직 신탁청 소유로 남아 있으

나, 한 프랑스 기업과 민 화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에 따르면 l996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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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나 지역에 연간 l,ooo만톤 원유를 처리하는 새로운 정유공장이 설립된

다. 이 정유공장의 신축으로 그 지역의 화학업체들에게 석유 화학 원료들을

공급하는 일이 가능해지고 또 이 지역의 화학 산업의 보존에 중요한 여건

이 마련된다 .

석유의 분배 및 판매 부문에 있어서도 시장경제적인 구조의 확충 작업은

상당한 진전을 보았다. 석유 판매 조직의 민 화가 실시되었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많은 공급업체들에 의한 효출적이고 환경에 부담이 적은 주유소의

설림 및 운 은 동독 석유 시장의 경쟁 도입에 결정적으로 기석하고 있다.

난방 시장에 경유 및 액체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광범위한 공급망 및 서비

스망이 생겨났다. 동독 지역은 또한 석유 위기 비축에 편입되었다. 석유경

제의 위기 비축을 실시하는 석유 비축 협회는 비축분을 동독 지역에도 저

장하고 있다 .

구동독의 정유회사들은 현재 거의 전적으로 구소련 지역으로부터 가스라

인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유업체 운 자들은 이같은

공급 방식에 대해 물류(物流) 논리적인 대안을 계획하고 있다. 공급 안전이

라는 측면에서 연방 정부도 이같은 계획을 과단성 있게 실현하는 것이 특

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

8. 구동독지역 주택 부문 및 건설 부문의 시장경저적 혁신

8.1 1989/90년 당시의 상황

8.l.l 주헉 현황

동독에서는 통일 이전 l97l년 l월 l일과 l98l년 l2월 3l일 두 차례에 걸

쳐 주택 현황 조사가 실시되었다. 따라서 현재 끌어댈 수 있는 주택 현황

및 주택 공급 상황에 대한 수치들은 가장 최근의 조사 수치인 l98l년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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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결과를 재인용한 것이다 출

주택 완성의 수치이든 주택 현황에 관한 동독 통계의 재인용이든 모두

혼선의 여지가 있다:

. "완성 수치"에는 추가적인 신축 주택만이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주

택 현대화 작업를 통해 "완성된" 수치도 포함되어 있다. 이 주택들

은 비록 주택 보유고에 중가분으로 파악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완

성 수치 개념은 연간 주택 생산의 결과를 보다 명확히 보여준다 .

따라서 l971 )d -1989년 기간 중 완성 수치는 약 l2o만호 정도가 터

무니없이 더 높게 계산된 것으로 입중된다 .

현 보유고의 재인용은 주택 퇴거(退去)가 "허가의 의무를 득해야 하

는 것" 이외에도 . 부족한 주택 상황과 관련 . 정치적으로도 "바람

직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높게 책정된 것이다. 따라서

퇴거 및 용도변경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신고가 이루어져 통계에 파

악되었다. l989년 l2월 3l일 드러난 주택보유고는 7oo만호 다. 따

라서 이 주택 보유수치는 아마도 실제로 사용가능한 주택보유고보

다 摘% 정도 높다고 볼 수 었다 .

동독 지역의 주택 공급에 대한 보다 정확한 상황은 l993년과 l995년으로

계획된 통계 작업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나타날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다음

에 나오는 8.2.8 부분 참조).

동독지역의 주택 현황 구조를 서독의 주택 보유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동독지역의 주택 재고는 상대적으로 오래된 것이다. l948년 이후에

지어진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서독지역에서는 약 7o%에 이르는

데 비해, 동독 지역에서는 45%에 블과하다 .

다세대 주택들이 우세하다. 전체 주택 중 다세대 주택이 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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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서독의 경우 5o%이나, 동독의 경우는 7o%에 이른다 會

주택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서독 지역에 있어 주택의

크기는 4.4개방 평균 86 평방미터인데 비해, 동독 지역의 주택의 3 .

기는 평균 2.9개방 65 평방미터이다 .

구동독 시절에는 가능한 한 완성주택수를 높이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다

른 부분에서 절약이 있어야 했다. 건축 시행의 질적인 면은 종종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주택 건설을 신고해야 하는 정치적 압력에 회생되어야 했다. 따

라서 회소한 자원을 징발 사용할 경우 단기적인 생산 성과는 거둘 수 있으

나 종종 장기적으로는 환경오염이라는 희생을 수반해야 하듯이, 특히 조립

식 주택들에서 발견되는 바 질적인 면에서의 결함들과 보유 주택에 대한

보존조치의 소홀로 인해 막대한 주택 재정비 수요가 생겨났다 .

주택 현황 조사에 따르면 공식 주택 보유 수치중 22"1- 5,000호는 거주가

불가능해 토목 관청에 의해 폐쇄되었다(건축상태 財 단계). 건축상태 麗 단

계에 속하는 8o만 9oo호(심각한 손상, 완전 수리를 요하는 주택) 중 34만호

는 단기간내에 汎y 단계에 편입될 위험에 있다. 독일 주택건설협회(Gdw)는

건축상의 손상으로 인해 3o만호 내지 5o만호의 주텍이 비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다음은 l989년 l2월 3l일 동독 지역 보유 주택의 질적인 구조에 관한 또

다른 몇가지 중요한 수치들이다:

- 욕실/샤워실 미비 주택 : U 1 8 % (130만호)

. 실내 화장실 미비 주택 : U 2 4 % (170만호)

. 현대적인 난방 장치 미비 주택 : U 5 3 % (370만호)

. 전화 설비 미비 주택 : U 8 4 % (590만호)

이같이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주택 중 일부는 주택의 질적인 면에

서만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전체경제적인 기준에서 볼 때 부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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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한다. 예를 들면 고(高) 에너지 소비 및 물소비는 환경에 부정적인

향을 끼치고, 전화 접속이 미비하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통신망이 미발달

했음을 표현해주는 것이며, 이는 또한 전체 경제의 생산성에 극히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 .

8.l.2 소유권 관피 및 재원 조달

동독 주택부문의 소유권 관계는 그 체제상 서독 지역과는 전혀 상이한

방향의 발전을 보 다. 사회주의적인 주택 소유를 지배적인 소유 형태로 한

다는 목적을 설정함에 따라 국 주택 및 조합 주택이 차지하는 비을이 상

당한 정도로 늘어났다, 민간의 자기 주택 건축은 크게 제한을 받았으며, 주

택 저축은 l97l년 폐지되었고, 민간 임대주택의 건축은 억제되었고, 자원은

국가소유의 주택 건축쉐 집중되었다. 그 결과 국가 또는 조합 소유의 주택

이 차지하는 비율은 l97l년 38%에서 l989년에는 59%로 늘어났다. 민간 가

계가 소유하는 주택의 비출은 이에 따라 62%에시 4l%로 낮아졌다 會

서독 지역의 경우를 보면 l987년 모든 주택의 8 o % 이상이 민간 소유에

속했으며, 약 2 o % 만이 공익 주택 또는 공공 소유에 속했다 會

동독에서는 l936년부터 최고 임대료를 동결시킨 결과 국 주택 또는 조

합 주택의 임대료 수입은 매년 반드시 필요한 주택 보수 조치와 주택 운

비용의 25%만을 충당할 수 있는 정도 다. 이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재정

적 손실은 근본적으로 국가 재정이나 은행 차입을 통해 충당되었다 출

민간 주택 소유자들은 다음 두가지 정우로 대별된다:

. 7 한 가지는 자시 주택의 건설이 미리 입안된 대규모 계획에 의한

것으로 . 건축재료 구매 권리와 연계된 . 유리한 이자 조건의 응자

에 의한 지원을 받아 주로 시골 지역에 세워지는 경우이다. 이같은

지원은 또한 시골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을 막고 농업 기업의 안전을

보장해 주기 위한 목적도 갖고 있었다. 자기 소유 주택의 보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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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충에 필요한 건축 재료도 구매 증서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었

다. 지속적인 건축 재료의 부족으로 실제로 건축 재료를 종종 암시

장을 통해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출

임대 주택의 개인 소유주는 건축물의 보존을 위해 임대료로서는 부

족한 재원을 자기 자본이나 기타 재원에서 충당해야 했다準

8.l-3 건설업의 구조

과거 동독에서는 8o년대말 매년 약 48o억 동독마르크(Ost-Mark) 규모의

건축 활동이 있었다. l99o년 하반기중 동독의 건축 생산은 l2o억 마르크

(DM)에 이르렀다 .

l99o년 보유 건물의 규모와 시설을 보면 이 정도의 건축 활동은 국민 경

제 각 부문에 걸쳐 제기능을 갖춘 건축물을 마련하고 확보하는데 결코 충

분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건축 경제 자체가 하나의 병목 상

태에 놓여 있는 경제부문이었으므로 건축 활동의 2 o %는 다른 경제 부문의

업체들에 의해 수행되었린. 건설부의 감독하에 있는 건축 관련 수공업은 n

리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동 부문의 생산은 건설업 생산의 l2%를 차

지하는데 불과했으나, 8o년대 말 업체수 (U 15,000개)는 건축업 기업수의

5oo개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수 다. 당시 건축 관련 수공업 부문의 종사자

수는 lo만명이었고, 건축업 종사자는 43만명이었다. 건축 관련 수공업 부문

의 생산 중 절반은 민간 수공업 업체들 및 생산 조합에 의한 것이었다. 한

편 민간업체의 수는 수공업 생산 조합(pGH)의 수보다 몇배나 더 많았다
.

l972년에는 마지막으로 동독 건축 부문 소유권 관계가 결정적인 면화를

겪었다. 이전에는 민간에 속했던 수많은 업체들이 그 당시 국가 자본참여의

업체들로 전환된 후 콤비나트에 병합되었다. 이를 통해 국 업체들의 비율

은 l95o년 36%에서 l972년에는 73%로 늘어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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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결정적인 오류들

동독 초창기에는 주택 건축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었다. 그러

나 에리히 호네커가 사회주의 통일당(sED)을 떠맡은 l97l년 이후부터 주

택 건축은 사회주의 통일당의 최우선적인 사회 정책이 되었다. 그에 따르면

"사회적 문제로서의 주택 문제"는 2o년내에 해결되어야 했다 .

그러나 중앙집권식 계획 경제 체제가 지닌 불리한 여건은 이같은 목표와

는 상충하는 것이었다:

. 시장경제적인 가격 형성의 미비로 실질적인 주택 수요와는 무관하

게 자원이 사용되는 등 자원 분배가 오류를 면할 수 없었다 .

건축 경제의 국유화가 늘어나면서 경쟁이 사라지고 혁신 가능성이

거의 생겨나지 않았다 출

명백한 체제상의 오류들은 언제나 거대한 노력올 기올석 일반 대중

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만들었다. 주택 "완성" 수에 나타난 순수 주

택 현대화 비율은 l97l년 l2%에서 l989년에는 53 %로 늘어났다 .

8.2 사회적 주택 경지의 발전

8.2.l 주 택 부문의 소유권 찰계 확인

동독 지역 구 인민소유 주택 중 3o%는 현재 소유권 관계가 완전히 해

명된 상태가 아니다. 그러므로 재산 귀속(歸屬)의 문제는 기존 주택의 효율

적인 운 , 기 계획된 보존 및 현대화 조치의 실시 그리고 민 화 계획의

실시 등을 위한 가장 핵긴적인 전제가 되고 있다 .

l99o년 lo월 3일의 통일조약에 따라 동독 지역의 지방 자치 단체들이 구

인민 소유 (VEB)-주택기업들이 보유한 24o만호의 주택에 대한 소유주가

되었다. 주택조합들은 조합 산하 약 l犯만호의 주택 소유주로 계속 남아 있

다. 구 동독법에 따르면 주택 조합들은 토지의 이용에 있어 단지 물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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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인해토지소유와 건물소유가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淸다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통일조약에 따라주택조합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한 토지들을 주택조합에 이전시키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이같

은 이전 작업에는 실제로 법적.행정적 장애요인들이 있있으므로, 주택조
합들은 l993년 6월 27일 연방재정건실화방안의 일환으로 발효된 주택조합
재산법(Wohnungsgenossenschafts- Vermogensgese諒)에 의해 법적으로 토

지 소유주가 될 수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크기에 따라토지이전에 대
해평방미터당 l마르크 내지3마르크를 지방자치단체에 지불했다. 주택
조합들은 보유 주택에 대한보수는 물른신축을 위해기업적인 행동 역
을 시급히 필요로 했는데, 이규정을 통해이같은 행동 역을 확보하는 것
이 가능했다

.

지방 자치 단체들은 재산귀속이라는 범주에서 상급세무담당기관과
더불어 자신이 관장할 수있는토지가 어떤것들이며 어떤토지자산을 이
전시키는지를 명확히 해야했다. 토지관계는 새로 정림되어야 하며 토지
대장둥재를 통해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제 2차 재산법
개정 법률(Das Zweite Vermogensrechtsanderungsrecht)의 제정으로 이 절

차를단순하게 하고촉진하는 중요한 여건이 조성되었다.

. l992년 i 2 9 3l일자로 2o만호 주택에 대한국가관리는 물른재반
찰흑은보상청구권 신청가능성이 종료되었음. 접수된 신청건들은

이제부터 지속적으로 처리될 수 있음.

공청회를 도입함으로써 주거목적토지의 신속한 반환및 재평가가
가능해 짐

.

법적귀속계획이 구비됨에 따라대규모의 신축지역들이 신속하게
그리고 일괄적으로 새를게 정비될 수있음.

투자우선법(Investitionsvorranggesetz)에의해 부동산의 신속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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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내지는 매각이 가능해짐. 그 전제 조건은 구 소유주 또는 투자

가가 주택의 신축 또는 전반적인 보수를 계획한다는 것임. 구 소유

주가 투자가가 제시한 계획에 비견할만한 투;.;를 실시하지 않을 경

우 투자가는 구 소유주보다 우선권을 가짐수

현재 동독의 각 주에는 재산권 귀속의 시범 계획들이 실시되고 있다
.

8.2.2 임대료 제혁

l99l년 lo월 l일 제 l차 기본 임대료 인상 규정(Erste Grundmieten-

verordnung)이 발효되었다. 이 규정의 목적은 l단계 조치로 합법적인 주택

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

소득 추세를 고려하여 기본 임대료가 o.8 마르크에서 2 마르크로 인상되

었다. 평방 미터당 최고 3 마르크의 난방비, 온수비를 규정한 관리비 부과

규정을 근거로 관리비를 추가할 경우 총 임대료(기본임대료에 난방비둥 관

리비를 추가)는 평방미터당 월 평균 l.3o 마르크에서 5.5o 마르크로 올랐다
.

기본 임대료 인상 및 관리비 추가 가능성을 통해 국가 보조금의 폐지 작업

은 상당한 진전을 보 다. 이 규정은 동시에 안정된 주택 관리를 위한 경제

적 전제 조건들을 마련해 줌으로써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이익에 기여했다 .

l993년 l월 l일자로 제 2차 기본 임대료 인상 규정(Zweite Grundmieten-

verordnung)이 발효되자 기본 임대료는 또 한차례 인상되었다. 기본 임대

료는 주택의 설비 상태를 고려한 기본 금액과 건물의 보존 상태와 관련한

3가지 건물 상태 추가금으로 구성된다. 제 2차 임대료 인상 조치의 결과

기본 임대료는 l993년 l월 l일자로 거의 2 마르크 인상되었다
.

l994년 l월 l일부터는 건물 상태와 관련 평방미터당 월 각각 o.3o 마르크

에 해당하는 두가지 추가 금액이 더해질 수 있다. 그러나 평방미터당 3 마

르크 던 난방비용 및 온수비용의 최고 한계는 2.5o 마르크로 줄어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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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일련의 임대료 개혁을 통해 동독 지역 주택의 관리 및 보수를 위

한 전제 조건들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다 .

8.2.3 주리보조금의 도입 및 조정

구서독 지역에서 l9駱년부터 실시해 온 주택보조금(Wohngeld) 제도가

l99l년 l월 l일부터 동독 지역에도 적용되었다. 이 제도는 우선은 상대적으

로 그 내용이 소폭 변경되어 적용되있다. 摘9l년 lo월 l일의 제 l차 임대료

인상조치로 인한 사회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 조치와 함께 주택보조금

특별법 (Wohngeld- sondergesetz)이 도입되었다. l992년 l2월 3l일까지 효

력을 갖는 이 법은 특히 서독의 주택보조금법에 비해 다음과 같은 개선된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 가족 관련 특수 공제액을 통한 주택보조금의 보다 과단성있는 책정

. 고려 가능한 주택 비용의 상향 조정

. 전체 추가금의 형태로 나타나는 난방비 및 온수 비용의 고려(이 추

가금액은 점차적으로 폐지됨)

주택보조금법상 중요한 소득 조사에 관한 광범위한 규정들을 포기

함으로써 절차의 단순화

993년 l월 l일 제 2차 임대료 개혁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 었다:

. 대부분 l992년 9월말로 만료되는 주택보조금 숭인 유효 기간을 범

률을 통해 자동적으로 l992년 l2월 3l까지로 연장

주택보조금 목록의 화대

주택보조금 특별법을 l994년 말까지로 연장

특정 장애자에 대한 공제액과 6.5% 상당의 추가적이고 일반적인 전

체 공제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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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보조금법상 중요한 연간 소득 조사에 기타 수입을 포함

l992년 6월까지 기간에 대한 분석 자료들을 보면 동독 지역에 있어 주택

보조금이 원하던 수준의 사회 보장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중

약 24o만건의 주택보조금 승인이 있었다. l992년 6월 3o일 임대가계의 3i%

가 임대료 보조금의 형태로, 그리고 자기 주택 소유 가계의 2o%가 부담 보

조금의 형태로 주택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주택보조금은

l23 마르크 다. 이 주택보조금은 추가비용을 제외한 순임대료(Kaltmiete)

가 수혜자의 가용 소득에 미치는 부담이 평균 ll% 정도로 낮아지게 했으

며, 난방 .온수 비용을 포함한 총임대료(Warmmiete)에 의한 부담은 약

l6% 정도가 되도록 했다. 이에 비해 서독 지역에서는 평균적으로 다소 고

소득층에 속하는 주택보조금 수혜자들의 경우 순임대료가 가용 소득에 미

치는 부담은 24%, 총임대료가 가용 소득에서 미치는 부담은 料%를 차지

하고 있다 .

동독 지역 거주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라는 면에서 이같은 조치가 호웅이

크다는 점은 주택보조금 청구 권리가 있는 주민들중 lo%만이 주택보조금

신청을 포기했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

8.2.4 연방 정부 및 주 정부의 주리 건설 장려

동독 지역의 주택 건설 투자에는 특히 세제상의 혜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투자촉진법 (Fordergebietgesetz)은 동독 지역의 임대 주택 건설

에 대해 처음 5년간 5o%의 특별 감가상각(Sonderabschreibung)을 규정하

고 있다. 임대 주택 건설에 있어 특정한 주택 현대화 조치에 대해서도 마찬

가지로 세제상의 특별 감가상각을 청구할 수 있다. 원래 l994년 l2월 3l일

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도록 되어있는 이 규정들은 연대 협약의 결과에 따

라 l996년말까지 연장되었다
.

임대주택이 아닌 자기 주택 소유자들은 l994년말까지 4만 마르크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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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화 비용에 대해 lo년에 걸쳐 매년 lo%씩 세제상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접적인 지원 형태로는 l99l년과 l992년중 구동독 경기부양 공동대웅책

의 일환으로 주택 확충, 개조, 보수둥에 의한 새로운 임대 주택 설립 재원

이 제공되었다. 연방 정부에 의한 부홍은행(KfW) - 주택 현대화 프로그램

도 저리(儀利)의 응자를 통해 이같은 조치들을 지원했다. 이 양대 프로그램

을 통해 l991\I, 1992년중 동독에는 약 4"1- 5,000호의 임대 주택이 생겨났

다.

l99l년부터 사회복지 주택 건설(Sozialer Wohnungsbau)에 대해서도 연방

차원의 재정 지원이 있었다(표 6 참조). 기존 주택이 상당한 보수를 요하는

경우 이 재원은 주택 현대화 및 보수 조치를 위한 지원으로 투입될 수 있

다.

표 6

l99o년 이후 사회복지 주리 건설어 대한 연방 재정 지원

(백만 마르크)

구 분

서독 지역

동독 지역

(현대화/보수

이외에도 l99l년에는 동독 지역에 대해 l99o년 lo월 3일 이전에 건설이

시작된 임대 주택의 완성과 l99o년 6월 3o일까지 건설이 마무리되지 않은

개인주택의 완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회적(...幽的)인 지원 조치가 있었다
.

주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들도 상당한 재원을 지원했다. 연방 재정 지원

및 주 자체의 재원의 투입에 관한 결정은 연방 헌법상 주택 건설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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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주정부에 있다. 이 과정에서 임대 주택 신축, 소유

권의 형성, 현 보유 주택의 재정비와 관련 지역간 상이한 요구들이 반 될

수 있었다 .

동독 지역에 있어 수십년간 관리를 소홀히 해 온 주택들의 수리.현대화

작업은 분명 주택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동독 부홍'' 공

동 대응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현대화 프로그램을 위해 연방 정부는 l99l

년, l992년 중 l6억 마르크의 연방 재원을 제공했다 수

이와 아울러 연방 정부는 l99o년 lo월 3일부터 부홍은행(KfW)-주택 현

대화 프로그램의 형태로 저리(低利)의 응자를 제공하고 있다. i993년 4월말

까지 약l7o억 마르크에 이르는 투자 촉진승인이 있었고, 이를 통해 ioo만

호 이상 주택의 현대화 작업 및 보수 작업이 지원을 받았다. 청구자가 많아

이프로그램의 재원은 여러 차례증액(增額)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연대 협

약이 체결되면서 6oo억 마르크로 늘어났다. 이 중 특히 유리한 조건의 l o o

억 마르크는 조림식 주텍들의 정비를 위한 것이다
.

동독 주택에 대한 현대화 조치 및 보수 조치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진 결

과 l992년 말까지 전체적으로 구동독 주택의 25%에 대해 현대화 조치 또

는 보수 조치가 이루어졌다
.

8.2.5 구채무 문피의 해결 및 주택 기업의 투자력 강화

과거 동독의 주택 신축을 위한 재원조달은 주로 저축 은행들에 있는 주

민들의 저축액에 의해 이루어졌다. 구 동독 국가은행(Staatsbank)9)에 들어

있는 동독 주민들의 저축액 중 약7o%가 인민 소유 또는 조합 소유의 주

택 건설을 위한 응자금으로 사용되었다 .

통일조약에 따라 주택 자산은 부채와 함께 지방 자치 단체에 이관되었다
.

9) 역주: 구동독 국립은행이었던 이 은행은 현재는 독일 크레및방크(Deutsche

Kreditbank)라는 이름하에 신탁청의 자회사로 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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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들의 주택건축 채무들은 주택조합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

l99o년 7월 l일화폐통합시 지방자치단체와 주택조합의 채무액은 약

36o억 마르크에 달했다. 연방 정부의 주도로 은행들은 채무가들에게 l993년

l2월 3l일까지 모라토리움(지불 유예)을 허용해 주었다. i994년 i월 i일 기

준으로 구동독 주택 부문의 총부채 - 즉 이른바 "전환 주택

(Wendewohnung)"의 부채와 민간 임차인의 구채무까지 포함한 . 는 약

59o억 마르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출

미해결된 구채무 문제로 인해동독의 주택부문이 새로운 부채를 차입하

는 작업은 상당히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임대료로 인한수입이 미미하다는

점을감안하면 신용차입을 통한재원조달방식은 포기되어질 수없다
.

따라서 연방 정부는 연대 협약의 범주에서 동독 주택 부문의 부담을 대

폭줄이는 조치를 강구했다. 구체적으로 연방재정건실화방안의 중요한 부

분을 이루는 구채무지원법(Altsch피denhilfegesetz)은 다음과 같은 요 소 들

로 구성되어 있다:

- 주택기업에 대해l995년 7월 l일부터 신청에 의거 임대가격과 관

련된 주택면적 l 평방 미터당 l5o 마르크까지 부분 탕감. 이를 위

해 ''구채무 변제기금(Erblastentilgungsfonds)"은 구채무 3io억 마

르 크 를 떠맡게 되며, 연방은 이로 인해 l995년 7월 l일부터 연간

28억 마르크의 부담을 지게 됨
.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l994년 l월 l일부터 l995년 6월3o일 기간중

부채로 인한 이자를 각각 절반씩 부답하며, 이는 동독 주택 부문에

대해 7o억 마르크 이상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임
출

이 대규모의 부분적인 부채 탕감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특히 포괄적인 기

업구상을 제시하는 것이필요하다. 이같은 기업구상은 현주택의 정비작

업 및 현대화 작업을 위한 투자 정보는 물론 민 화 구상도 포함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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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이 부분적인 부채 탕감을 신청하면, 그 기업은 犯년 내에 기업 소유

주택의 적어도 l5% 이상을 매각해야하는 의무를 진다. 취득자로서는 이제

까지의 세입자가 우선적이지만, 투자가도 취득자로 고려 된다. 수혜 기업이

자체적인 이유에서 이같이 주어진 과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그 기업

은 부분 탕감액을 일부 또는 전부 재상환해야 할 의무를 진다.

주택 기업들은 매각 대금의 일정한 비율을 "구채무 변제 기금"에 지불해

야 한다. 물른 이 지불액은 한 기업이 민 화 의무에 충실하면 할수록 줄어

든다. 시간적인 둥급에 의해 과감한 민 화 작업이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진행되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투자 실시에 필요한 추가 유동 재원

이 제공되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동독의 민 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연방 정

부의 주택 정책도 고려한 것이다 .

구채무 문제의 해결은 이제까지 주택 부문 투자에 있어 차장 커다란 장

애물중 하나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는 구채무문제의 해결로 기업의 신용 차

입을 위한 중요한 전제가 조성되기 때문이다. 신중한 예측에 따른다고 하더

라도 동독 주택 부문에 대한 연간 투자는 현재 l3o억 마르크에서 약 3oo억

마르크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택 부문은 경제의 핵심 부

문의 하나이므로 동 부문에 대한 투자는 소득과 고용이라는 숭수(乘數) 효

과 외에도 동독 지역 전체 경제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

8.2.6 주 택 민 화

동독 지역에 있어 개인의 주택 소유에 대한 지원은 연방 정부의 중요한

주택정책적 현안이다. 주택 소유는 사회적, 재정적 안전을 창출하며, 재산

형성의 중요한 요소이다. 동독의 자가(a家) 주택 소유가 20%-25%로 상당

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부문의 보충 수요는 매우 큰 편이다
.

이와 관련 통일조약에는 이미 구 인민 소유의 주택들을 사회적 주택 경

제로 전환한다는 목표가 하나의 과제로 설정되었다. 또한 통일조약에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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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민 화의 가능한 방법으로 세입자에게 해당 주택을 매각하는 것과 투자

가들에게 임대 주택을 매각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명확하지 못한 토지

소유 문제 외에도 특히 임대료 인상 재량권이 거리 없음으로 인해 생겨나

는 비수익성, 투자가에게 매각시 "사회적 계약"과 관련한 불안 요인들이 민

화의 장애 요인들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현재 주택 민 화는 세입자에게

매각하는 작업에 집중되어 있다 .

연방 정부는 상당한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여 민 화 노력들을 지원하고

있다. 3l개의 시범 계획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주택민 화 가능성이 실험되

고 있다. 세입자에게 주택을 매각할 시 실제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 해결책들이 모색되고 있다. 시범 계

획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민 화 주체(지방 자치 단체, 주택 회사, 외부

계약수행자), 건물 또는 주택의 형태(예를 들면 오래된 건물, 조림식 건물
.

공장부속 사원 주택) 그리고 지방 자치 단체와 주의 크기에 따라 평가치를

달리 적용했다. 1991 \I, 1992년 기간중 6,5oo호의 주택 매각을 위해 매년

2,ooo만 마르크의 재원이 제공되었다 .

민 화를 위해 지정된 주택이 완전하게 또는 거의 완전하게 매각되었다

는 기준에서 보면 l993년 3월말 현재 시범 계획은 약 l/3 정도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실제 실행을 위해서는 원래 생각했던 것보

다 필씬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도 명확해졌다 .

특히 대도시 지역의 매각 작업은 너무 복잡해 민 화 작업이 아직은 기

대했던 만큼의 역동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 구채무 문제 해결이라는 범주의

민 화 조건은 주텍이 신속하게 매각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현재까

지 동독지역에서는 약 2만호의 주택이 이전 세입자들에게 넘어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방 건설성은 전체 민 화 대상 주택수를 loo만호로 추산

하고 있다. 광범위한 민 화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방의 주택 기업들과

지방 자치 단체들 관할하에는 충분히 많은 수의 주택이 남아 있게 된다 .

. 2 s 9 .



제5장 겸제.사회.환경 통일의 달성 - 5 - - _ _ _ _ _

8.2.7 주리난의 혜소

사회복지 주택의 건설(Sozialer Wohnungsbau)은 토t과 관련한 특별한
입주(入住) 의무에 종속된다. 전체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불충분하기

패문에 지방자치단체및주택조합의 주택제도에 있어입주권 보장에

관한법(입주권법)은 동독지역의 지방자치단체소속주택 기업, 주택 조

합, 공장 부속 사원 주택(Werkswohnung)에 대한추가적인 입주의무를 3
정하고 있다

출

입주권법에 따른 입주의무및임대가격의무의 전권위임은 통일조약
에의하면 늦어도 l995'd 12H 31일까지는 효력을 상실해야 한다. 그러나

연방 재정건실화방안 시행을 위한 법률은 구채무지 원법

(Altschuldenhilfegesetz)내에 권한위임규정을 두어,주정부가 이 시점 이

후부터 .lo년 내지2o년 기간동안구채무지원이 보장되는 주택들에 대해
특정한 입주의무를 확정할 수있도록 정하고 있다.

8-2.8 주택 정피올 위한통계적 기초

주택 통계법은 l995년 9월3o일을 최종일로 하여동베를린을 포함한 구

동독지역의 건물과 주택수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독일 적으로는

l993년 9월 3o얼 기준으로 l拓의 건물및주택에 관한무작위 검사가 실시

된다. 이작업이 이루어지면 전독일적인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현재의 주택

정책과 주택 경제의 중요한 과제들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현실적이
고 단일한 기초 자료를 얻게된다

.

8 . 3 중간 결산 및 중기적 전방

동독의 주택 상황을 서독수준에 이르게 한다는 목표는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니다. 주택이라는 것이수명이 길고자본의 집중도가 크다

는 점은 현재의 구조를 단기간내에 변혁시키는 것을가로막는 요인이다. 또
한 주택 경제의 수준 향상은 경제부문의 생산성, 소득수준의 향삽, 수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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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건축 부문의 포괄적인 구조 조정둥이 전제될 때 가능한 것이다 .

주택 공급은 (다른 물품의 공급에 비해) 수년간 국민의 수요를 반 하지

않았다. 건축 활동을 일방적으로 복잡한 신축물의 건축에 집중시키고, 임대

주택을 장려함으로씨 개인 소유 주택을 대폭 축소시킨 결과, 구동독 지역에

는 전쟁의 향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은 주택들의 붕괴가 가속화되었고, 이

중 대부분은 더 이상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새로운 주택 요건들에 대폭 미

달한 상태가 되었다 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동독 주들과 합의하에 실시된 사회적 주택

시장 경제(Soziale Wohnungsmarktwirtschaft)의 도입은 당초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큰 무리없이 진행되었다. 임대법과 소유권법올 통해 새롭

게 제도를 정비하고 연방 차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개혁 과정의 사회적 파

장을 줄임으로로써 연방 정부는 전체 보유고 면에서는 물론, 신축 부문에서

의 주택 공급 개선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구채무 문제의 해결은

주택 부문의 신용 차입 능력, 투자 능력을 위한 중요한 전제이다. 이를 통

해 주택 부문의 자력 성장이 시작되었고, 이는 다른 경제 부문에도 그 여차

를 미칠 것이다. 동독 주택 시장의 발전과 주택 이용의 개선은 전망이 밝

다고 볼 수 있다 .

8-4 건설 부문의 구조 조정

8.4.l 시장경저적 하청 피도의 도입

l99o년에는 건설 수주 할당 규정(voB)이 새로 마련되었는데, 동 규정은

동독 지역에도 공공 건인 수주의 시장 경제적 분배를 위한 결정적인 법안

으로 도입되었다 .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공공 건설수주 부문에 있어 E u 법을 독일 국내

법으로 전환하는 법안의 성격도 띠고 있는 동 규정은 동시에 공공 건설부

문에 있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자유화와 조정화라는 E u 규정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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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지역에도 적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동독 지역이 독일 연방에 편입되면서 우선은 동독의 전체 건설경제가 붕

괴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이같은 추세에 대웅하고, 하청업체를 비롯한

건설 부문을 장려하며, 공공 부문 건설 투자가 가능한 한 신속하고도 관료

주의의 폐단이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l99l년 연방 건설수주 담당

부서들과 이에 뒤이어 동독 주정부내 건설 담당 행정기관들은 우선적으로

l992년말까지 그 효력을 제한시킨 수주할당 특별 규정을 도입했다
.

그 사이 이 특별 규정의 핵십 사항들은 l993년말까지로 연장되었다. 무엇

보다 공공 입찰 후 제한 수주(Besc辰출nke Ausschreibung)를 lo만 마르크

까지의 수주가에, 비경매 수주할당을 2"1- 5,000마르크의 수주가에 확대 적

용시킨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특히 공공 입찰 후 제한 수주는 종종 신연방

주 기업들에게 의도적으로 수주를 할당해 주는데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조

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치는 건설부문의 수공업과 중소 기업들의 구조

를 안정화시키는데 상당히 기여했다. 이로써 중소기업들의 건설 활동 참여

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건축 부문의 발전이 진행되었다
.

l99l沿2년 동 특별 규정이 적용되면서 연방, 주정부 그리고 지방 자치 단

체의 수주배분을 보면 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 지역 수주의 9 o % 내지

97%가 동독 기업들에게 할당되었으며, 이중 지방 자치 단체의 수주배분을

보면 7 o % 이상이 중소기업들에게 할당되었다 .

'연방 지역 개발, 건축, 도시 건설성'이 실시한 교육 프로그램에는 구동

독 건설 행정기관 공무원들과 지방 자치 단체 공무원 2,ooo명이 참가하여

이 특별 규정의 내용과 실질적인 적용 문제등에 관해 교육을 받았다 구

8.4.2 건물의 에너지 절약 및 유해 물질 방출 감소

특히 기후에 중대한 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의 방출을 포함, 동독지역의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유해물질 방출은 이미 상당히 감소되었다. 이 작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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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속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동독지역의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co2-방출를 l987년 3U 4,400만톤에서 l992년에는 lU 8,100만톤으로

줄어들었다. 통독 출발연도에는 동독 지역의 주민 l인당 co2-방출은 22톤

이었다(서독 지역은 주민 l인당 약 ll톤).

효과적인 기후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면 동독의 경제 부홍을 co2.감소조

치, 특히 에너지 효을의 대폭 개선 작업과 연계해 나가는 것은 앞으로 몇년

간 환경 정책 및 에너지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이중 특히

중요한 것은 건물 부문에 대한 조치들이다. 동독 지역에서는 l차 에너지로

갈탄 사용율이 높고 나쁜 건축 재질로 인해 건물 난방이 특히 커다란 환경

오염을 야기시키고 있다. 많은 난방 시설들이 기술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다. 따라서 우선은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및 이용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

여기에는 난방 시설의 현대화 작업 외에도 건물의 단열 기술의 수준을 높

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

단열 규정, 난방 시설 규정, 난방비 정산 규정, 소형 난방 시설 규정둥에

따른 에너지 절약 및 유해물질 방출에 관한 법규들이 물른 어느 정도 과도

기간을 두기는 하지만 통일 이후에는 동독 지역에도 적용되고 있다. 난방비

정산규정에 들어 있는 법령들을 제외하고는 동 법규들의 수정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출

가장 시급한 목표는 노후한 난방 시설들을 가능한 한 단시간내에 현대화

하고 새로 설림되는 건물의 경우 에너지 사용 수준을 저에너지 사용 건물

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해당 개정 법안의 공청회에서 동독 주정부

들은 법규에 규정된 요구 수준을 동독 지역에도 특별한 예외를 두지 않고

발효시 킨다는데 찬성했다 .

건축 재질의 이질성과 이로 인한 부담들로 인해 건축 재질 부문에서는

포괄적인 추가 조치들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동독에서는 이 조치들은 주로

통합적으로, 즉 건물 재정비 또는 현대화 작업과 연관해서 실행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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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개정된 단열 규정(Warmeschutzordnung)은 물론 앞으로 그 수준이

높아진 단열 요구 조건들이 특별 조치의 형태로 기존의 건물들에도 .적용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올러 난방 부문에서 갈탄 에너지원의 대체 작업도

특히 중요한 역점 사항의 하나이다 .

신연방주의 건물을 대상으로 연방 정부는 이미 일련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광범위한 주택 현대화 및 보수 작업, 그리고 이를 통한 대폭의 co 2 .

방출 감소를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해 놓았다(이에 대해서는 본 장 vlll.

2.5 부분 참조). 에너지 절약과 co2.방출 감소를 위한 조치들이 지원가능

한 구성 요건으로 특히 부각되었다. 현재 이 조치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 재

원들이 주로 이같은 목적들에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자

료 제공, 상담 지원의 강화, 건축물 보존 및 현대화 연구 기관의 창림 둥으

로 co 2 -방출 감소 구상을 시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토대가 개선되었다 출

9 . 구동독 지역 농업의 구조 조정

9.1 1989/90년 당시의 상황

9.l.l 농업 피도t 구조 및 종사자

"공업적인 생산 방식"을 갖춘 국유화된 대형업체라는 농업 정꼭적 모텔

과 구동독 농업 부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사회적 변혁은 상당한 오류를 초

래했다. 그 결과 농민의 소유는 배제되고, 조합 운 .국가 운 의 업체들

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

l989년 농업 부지(NL)와 동물 사육의 9 Q % A 4,530개의 농업 생산 협동

조합(LPG), 580개의 인민 소유 농장들, 그리고 국 업체들에 의해 운 되 고

있었다. 그 나머지는 조합원의 사적인 이용, 소규모 개인 생산업자, 교회 소

유의 농장, 그리고 약 3,5oo개의 자 업자들에게 속했다(부록 Nr. 156 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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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

양 독일 지역은 통일당시농업부문에 있어특히다음과 같은구조적인

차이를 갖고 있었다:

. 구서독의 농업이 주로토지중심으로 생산 활동을 한반면t 구동독

의 경우는 식물 생산과 동물 생산이 분리되었응
準

서독중농(中農)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약3o 핵타 는데, 농업생산

조합은 평균265명의 종사원이 4,5oo헥타의 토지를 갖추고 있었음略
가축 사육은 전문화된 업체들이 담당했는데 평균적으로 l24명 종사
원에 소 l,7oo마리,돼지3,4oo마리,양6oo 마리,가금(家禽) 9,600
마리를 사육했음 촐

생산조합 또는국의 생산외에 사적인 생산부문도 대규모의 국가

지원을 받았음. l5o만명의 생산자들이 도살 가축의 l5%, 계란의

34%, 과일의 22%, 야채의 犯%를 생산했음
할

전체적으로 식품 산업은 57o개 업체 및 콤비나트, 27"I- 5,000명의

종사원을 갖추고 있었고 84o억 마르크의 매출액을 기록했응. 원료의

질,대부분 노후화된 생산시설, 보조재료및운 재료, 포장 재료

의부족등이생산에 결정적인 향을 미켰출
.

구동독의 농업은 주민들의 공급문제를 가능한 한자급 방식으로 해결하

고 외화 획득에 기여하는데 주력했다. 동독총생산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
는 비율은 8% 다. 종사 인원, 생산자본, 투자, 충분한 경지의 확보에 거

대한노력을 기울 음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농업부문은 경제적인 효을성

이 부족했다출 능률 저하의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식료품 및 농기구에 대한

국가의 대폭적인 지원과, 업체의 구조를 자연적인 입지석건에 조정하는 것

을 종종 불가능하게 만든상명하달식의 생산목표설정등을들수있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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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제적이며 환경적인 면에서도 유해한 동물 사육과 식물 생산의 분리

는 높은 수준의 수송과 관리 비용을 요구했으며 환경 오염을 야기시켰다 .

농업 업체들간에는 경쟁이 생겨나지 않았다. 모든 농산물에 대한 수매 보

장, 가격 보장은 창의성과 모험심을 앗아 갔다출

특히 효과적인 인센티브(동기 유발) 시스템의 부재는 부정적으로 작용했

다. 농업 부문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소유 박탈, 소득의 규제는 성취욕을 상

실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생산 협동 조합(LpG)의 노동제도는 상공

업 부문의 노동 제도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 개별 업체들을 재설립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드러난 것은 바로 토지나 농가에 대한 농민들의 구속성이

소멸되었다는 점과 대체로 포괄적인 직업 교육이 이루어지지 많았다는 점

o1 U 4 .

동독의 농업 부문은 비효출적인 조직과 부족한 기술을 인력의 투입을 통

해 보완하려고 시도했는데, 동독 농업 부문의 인력 투입은 서독 지역에 비

해 두배나 높았다. l989년 동독 농업 부문에는 85만명이 종사했는데, 이중

5o만명은 주생산, l8만명은 보조 생산, 그리고 lo만명은 행정, 4'?I- 3,000명

은 문화 .사회 활동에 종사했다. 농업 종사 인구중 76%는 생산조합에 속했

고, 여성종사자의 비율은 38.5% 다 .

9.l.2 농산물? 시장 상황 및 경저성

명백히 높은 생산자 가격, 수출 지원의 특징올 지닌 동독의 농산물 가격

체제는 가능한 한 고수준의 자급도를 이룩한다는 목표와 더불어 생산을 증

가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기본 식료품에 대한 소비자 물가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했는데, 이는 국가 보조금을 통해 가능했다. 그럼쉐도

불구하고 민간 가계의 식품 지출비는 가계 전체지출의 22%를 차지, 구서독

보다 높았다, 아울러 판매 식료품의 다양성과 질이라는 면에서도 동독은 서

독 수준에 월씬 못미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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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은 중요한 동물생산의 경우loo料 자급도를 이루었으며, 많은식물
생산물의 경우에도 석러해 평균을 내면loo料 자급도를 달성했다. 또한육
류, 유제품, 버터, 설탕, 동물, 감자들의 l인당 소비는 구서독올 능가했다.
무엇보다 곡물, 버터, 식물성 기름, 유지등은 수입을 필요로 했다.

동독은 62o만 헥타의 농경지(LF)를 확보하고 있어, 농지의 비출이 높은

편이다. 자연적인 입지여건(토지, 기후)은 서독보다 불리하다. 그러나 주민

l인당 농지 면적은 거의2배에 이른다. 주민i인당 동물수에 있어서도 동독
은l99o년을 기준으로 보면서독보다 4o料 더높았다.

수익면, 능률면에서는 주어진 가능성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서독에

비해아주뒤떨어졌다. 식물생산의 경우동독의 수익은 서독에 비해 l6誇

낮은 수준에 있었다. 젖소당 우유생산도 약4,ooo 킬로그램으로 서독의
8 4 % 수준이 었다 .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생산자 단계에서는

대폭적인 가격인하가 발생했고, 중요한 기본식료품에 대한소비자 가격은

현저하게 상숭했다. 즉생산자 가격은 약65% 내려칸는데, 이중 식물 생산

은5o誇, 동물 생산은 7o託 내렸으며, 농기구 가격도 3 o % 정도 내렸다. 국

가지원의 철폐로 소비자 단계에서 식료품의 가격은 약2o料 정도 올랐으

며,공급품들은 아주 다양해졌다
準

동독 농업 기업들의 수익성은 l986년 이후여건이 점점불리해짐에 따라
불안정하고 후퇴하는 경향을 보 다(부록 Nr.157 S.참조). 업체의 비용이

수익보다 더 높은 상숭를을 보는데, 가장주요한 비용요인은 재료비와

임금이었다. 수익성과 비용의 추세가 불균형을 보임에 따라업체들의 이익

은 연간 약 2.2.料씩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평둥을 추구한
결과 생산 협동 조합 농민들과 노동자들의 소득은 l984 )d -1989년 기간중

2o誇 늘어났다. 그러나 이는동기간중 업체들의 예비자금을 상당히 감소

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익을 내지못하는 업체들의 수가늘어났다.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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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감소와 더불어 시설 자산도 점점 노후화 현상올 보 다. 기술과 건물

들은 마모 정도가 심했으며, 상당히 많은 수리 비용을 야기시켰다. l99o년

하반기에 동독의 농업 기업들은 결국 심각한 해체 문제좌 재정 문제에 봉

착했다.

9.l.3 환경 오염

완전 집단화와 결합된 대규모 경작 방식, 식물 생산과 동물 생산의 분리

는 자연적인 재료의 순환과정과 환경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고, 지역에

따라서는 심각한 정도의 환경 손상을 가져왔다. 다음과 같은 요인들, 즉

. 정리되지 않은 경작지에 무기 비료 저장 확대

- 액체 비료, 사일로, 무기 비료 저장소의 열악한 건축 상태

- 부분적으로 편류(偏流)현상이 심한 비행기에 의한 대량의 공중 비료

살포

종종 처리가 불확실한 액체 비료

사후 처리가 힘든 식물 보호제의 대폭 투여

침전물 살포, 퇴비 투입, 오염된 지표수에 의한 농경지 관개, 폐수

방출과 배설물 살포 둥의 결과

토지와 물은 과도한 재료 손상으로 부분적으로는 심한 정도의 오염을 보

4 .

아울러 토양의 중금속 오염은 농경지의 2%에 해당하는 l5만 헥타가 잠

재적으로 심한 정도의 중금속 오염을 보여 한계치에 도달했다(부록 Nr.

l駱 표 참조). 같은 품종의 농작물 재배 단위를 크게 함으로써 경작 단일화

를 실시하고 일방적으로 생산 목표를 할당한 결과 토양 부식 과정은 더욱

강화되었다(부록 Nr.159 표 참조). 총 5o만 헥타의 소택지 (濯擇地)중 l린이

집중적이고 일방적인 경작으로 파손되었다 .

환경 문제의 차원은 특히 구서독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생산 수준은 낮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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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도 헥타 당 훨씬 더 많은 무기 비료를 투입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

다. 화학적인 식물 보호제의 평균 사용량도 훨씬 많았다. 그 원인은 노후하

고 마모 정도가 심한 생산 수단의 투입 때문이다. 전체 토지중 경토지(經土

地)의 비율이 높다는 점도 자양물 세척과 이로 인한 폐수 오염을 가중시켰

고, 이는 부식 작용을 더욱 용이하게 함으로써 더욱 심한 악순환을 가져 왔

다.

공장과 산업체들, 그리고 과도한 동물 사육에서 발생한 심한 정도의 유해

물질 오염으로 인해 숲지역은 거대한 면적에 걸쳐 심한 손상이 발생했는데

그 일례로 에르르게비르게(Erzgebirge, 독일 작센과 체코 사이에 위치한 산

맥 이름) 지역의 so2-손상을 들 수 있다. l992년 산지 상황 보고서에 따르

면 동독 지역의 현저한 손상 비율은 34%로 북서독 지방이나 남독 지방보

다 높다.

9.1.4 1린9년 이후의 토지 게혁카 소유권 박탈의 잔피

소위 "민주적인 토지 개혁"이란 토지 개혁과 l949년 이후 나타난 토지의

소유권 박탈 문제의 해결은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농업체들을 원상 복구

시키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숙제 줌의 하나이다. 다양한 이해 관계들을 사

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소유권 귀속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진행

과정과 법규들에 대한 지식이 특히 중요하다 等

소유권 박탈의 결과 l95o년까지 전체 토지의 l/3에 해당하는 약 33o만

헥타의 농경지와 산지가 국 토지 재산으로 넘어갔다. 이중에는 총 266만

헥타에 해당하는 11,517개의 개인 소유 농경지(주로 loo 헥타 이상의 토지

소유)도 있었다. 메클렌부르크, 브란덴부르크, 작센.안할트에서는 많은 소유

권 박탈 작업이 종종 토지 소유주와 그 가족들을 퇴거, 추방시키는 일과 더

불어 진행되었다. 재분배되지 않은 농장과 토지들은 계속적인 황폐화의 운

명에 놓 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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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토지재산으로부터 56만명의 농헙 노동자, 토지가 없는 농민들, 신이

주자등 수혜자들이 약 2lo만 헥타의 토지를 분배받았다. 분배된 토지의 3린

에 평균 8 헥타 크기의 2l만개의 새로운 농민 경제가 형성되었는데, 이중

55%는 구 농업부문 증사자에게, 45%는 동부지역에서 온 이주자들에게 분

배되었다. l952년까지 이 새로운 농지의 8만개는 수익성 부족, 경작자의 질

병 또는 사망 둥으로 다시 해체되었고, 토지는 국 토지재산으로 다시 넘

어갔다. 약 loo만 헥타, 그중 5o만 헥타의 농지가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소유로 남았다. 이중에서 근본적으로 약 5oo여개의 국 농장이 교습 농장,

시범 농장, 그리고 공급 농장의 형태로 형성되었다 .

l952년부터 강제 집단화가 진행되었는데, 특히 l952년 7월 l2일자의 인민

재산 안정화 규정에 의한 제 2차 소유권 박탈 물결이 있었다. 예를 들어 국

가가 규정한 인도(引渡)의무 둥을 지킬 수 없어 정치적인 상황에 의한 압력

을 받아 경작을 포기한 소유주들, 서독으로 도망간 소유주들 또는 국경지역

으 로 이주를 강요받았던 소유주들의 농지가 그 대상이었다. l953년말까지

총 7만 헥타 상당의 2"J 4,211개 업체에 대해 소유권 박탈이 있었다
準

소유권 박탈과 함께 토지 소유주의 추방은 마을 주민들의 인력 구성과

건축 .환경 상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많은 수의 자질을 갖춘 사람들

이 농촌을 떠나갔다. 대규모 경작올 위해 모든 경계 표시와 농촌을 구성하

는 여러 풍경요인들이 사라짐으로써 농촌의 모습은 큰 변화를 겪었다
출

많은 농지와 그 농지의 개간에 있어 소유권에 따른 귀속의 부재는 지금

까지도 그 향을 끼치고 있다. 많은 토지 소유주들과 그 상속자들이 농지

가 있던 장소를 알아내기가 힘들며, 소유권 입증 작업은 토지 대장의 부재

로 어려운 작업이 되고 있다. 게다가 토지개혁에 의한 경작지들은 소유권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규에 맞게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

로 법적으로 불확실한 것들이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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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1990년 이후의 농업 발전

9.2.l 농업 정피의 목표

l993년 lo월 3일부터 서독의 농업 정책의 주요 목표들이 동독 지역에도

적용되었다. 그러나 역사적인 발전과 기존의 출발상황을 고려할 때 생활

상황, 노동 상황, 환경상황이 농촌지역에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일

련의농업정책적인 조치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필요린다 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은 출은 것으로 입증되었다:

- 반드시 실현해야 할 농업 기업 해체 과정(EntflechtungsprozeB)을

법규를 통해 지원

농업 생산을 단기적으로 생산량을 줄이고 품질을 개선하는 작업을

통해 시장의 요구에 부웅하게 함

지원프로그램들을 생산력이 있는 업체 구상올 기초로 실행에 옮기

고 환경에 부담이 적은 경작을 실시

- 구조조정 지원을 통해 가격 하락 및 기업해체상의 어려움들을 해결

. 사회 보장 조치를 통해 구조 조정 과정올 측면 지원

농업 정책상의 주요 현안은 효율적이고, 시장 지향적이며, 환경 부담이

적은 농업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는 개별 업체로서 주업 또는 부업 형태

협업적인 기업 형태그리고 다른 법적 형태로 조직화되어야 한다. 이 과정

에서 특히사적인 소유권의 형성은 중요하다. 사유 재산의 자유로운 사용과

기업적인 행동의 전개는 경쟁력있는 농업.기업의 발전을 위한중요한 전제

이다. 이과정에서 무엇보다 재설립자 및새로운 설립자들도 이들의 특별한

출발 상황을 고려할 때과도기에는 국가차원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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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전환 과정을 진척시키는데 있어 특히 효율적인 경 구조를 발전

시키기 위해 환경과 관련된t 농업 육성적인 요구들을 특별히 고려하

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목적들을 추구하고 있다:

다양한 구조를 가진 농업, 식품 경제의 육성

농업 기업의 재설립 또는 신규설림에 있어 장애 요인의 제거

농업 구조적인 요구에 부옹하고 사회계약적으로 적합한 형태로 구

인민 소유 토지와 업체들에 대한 관리 실시

- 판매 구조의 개선과 집중적인 지원

- 고수준의 생필품 및 소비자 보호의 보장

9.2.2 구조 조정을 위한 법적인 기초

통일조약을 통해 원칙적으로 농업 부문의 연방 법률이 동독 지역에도 적

용되었다. 이로써 동독에서도 서독에서와 동일한 법적 환경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물론 체제 전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특정한 연방 법규들은 단지 사정에 따라 적용하고 이제까지 동독 지역에서

적용되어 오던 법규들올 우선은 계속 효력을 갖게 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출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무엇보다 농업 구조 조정법, 농업생산협동조합법

(LPG-Gesetz), 소유권 이전 및 생산 협동 조합, 조합원, 기타 주민에 대한

인민 소유 경작지의 임대에 관한 법 등을 들 수 있다.

9.2.2.1 농업 구조 조정템

동독의 인민 회의(Vblkskammer)가 의결한 l99o년 6월 29일자 농업의 사

회적, 환경적 시장 경제로의 구조적 조정에 관한 법 . 약칭 농업 구조 조정

법 . 은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재회복하고 보장하며 다양한 구조를 가진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인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이 법은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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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농업 기업을 해체하고, 동시에 이를 다른 법적 형태, 단체의 형태로

만드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또한 농업 생산 협동 조합(LpG) 조합

원들의 조합 이탈을 규정하며, 자유로운 토지 교환과 토지 제도 정비 절차

의 실시를 가능하게 해 준다차

물른 원 법안은 시행 과정상 충분히 정확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는 본질적

으 로 어긋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따라 연방 하원(Bundes短g)에 의해

근본적으로 개정된 i99i년 7월 3일자의 농업 구조 조정법(LwAnpG)은 구

조 조정 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시급히 필요한 법적 환경을 마련해 주었

다. l99l년 l2월 3l일까지 다른 법적 형태로 전환되지 않은 농업 생산 협동

조합들은 원칙적으로 이 개정법에 의해 해체되었다. 동 개정법은 또한 질서

정연한 형태의 재산권 논쟁도 용이하게 해주며, 토지 소유주의 법적 지위도

개선시켜 준다. 동 법은 또한 본질적인 구성 요소로서 농업 생산 협동 조합

(LpG)에 대한 재산권 청구권의 확정과 실행에 관한 규정도 담고 있다. 농

업 생산 협동 조합 지도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도 명확한 규정들이 확

정되었다. 이찰은 규정들은 경솔하게 또는 고의적으로 야기된 손실에 대해

서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정부내 최고 담당 관청은 이제

는 위법적인 행위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을 경우, 농업 생산 협동 조합

(LPG)-후속 기업들의 경 에 대해 정사(精査)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

다.

9.2.2.2 소유권 규정 및 게산권 규정

농업 부문에서도 중요한 소유권 및 재산권 문제에서는 摘49년 이후의 소

유권 박탈, 구소련 점령법 및 점령고권의 기초에 의한 소유권 박탈(l945년

-l949년 기간), 그리고 강요된 소유권 박탈인 이른바 광역단체 임대계약

(Kreispachtvertrag)들을 상호 구분해야 한다.

l949년 이후 소유권을 박탈당한 농림업체들 또는 현존하는 그 업체의 잔

재들과 관련해서는 재산법 규정들과 기업 재반환 규정이 적용된다(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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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제 4장 汎/,2 부분 참조할 것).

사안에 따라 소유권을 박탈당한 재산 가치가 실질적인 이유나 법적인 이

유에서(예를 들면 도로 건설이나 제 3자의 정당한 취득) 재반환(R比및誇be)

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금전을 통한 보상(Entschadigubg)이 이루어질 수 있

다(제 4장 Iv.3 참조).

재산법 규정에 따르면 특히 "서독으로의 도주자"(Republikfluchtige)들의

농업, 임업 부문의 재산에 관한 국가 관리는 폐지되거나 늦어도 l992년 l2

월말까지 법에 의거 중료되어야 한다.

점령법 또는 점령 고권에 기초한 소유권 박탈(l9拓년-l949년 기간)의 경

우에는 원칙적으로 l949년 이후 취해진 소유권 박탈의 경우와 같은 종류

(금전에 의한 보상)와 규모의 보상 청구만이 인정된다(이에 대해서는 제 4

장 汎y. 2 부분 참조). 그러나 토지개혁을 통해 피해를 입은 자들을 위해서

는 당시 인민 소유 재산의 농지 평가를 위한 구상의 를속에서 토지구입 프

로그램이라는 규정이 있다(본장 9.3.6을 참조할 것).

토지 개혁의 과정에서 새로운 거주자들과 소규모 농장 소유자들에게는

이들이 단지 제한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경지가 이전되었다. 이같은 형태

의 노동 소유권(Arbeitseigentum)은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건물을 지을 수

없었고, 상속도 불가능했다 .

이같은 제한들은 l99o년 3월 6일자 토지 개혁으로 생겨난 토지의 소유주

로서의 권리에 관한 법에 의해 철폐되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누가 계속해

서 사용권이 있는 소유주인가가 불명확했는데, 그 이유는 소유권 이전에 관

한 사항이 토지 관련 서류에 아주 불완전한 형태로 기록되었거나 이를 재

구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

民法(BGB=Burger1iches Gesetzbuch) 도입법은 l99o년 3월 l5일자로 범

의 발효와 더불어 토지 대장에 권리자로 등재되었거나 그 유산을 공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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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自然人)이 법에의거소유주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의한 o1

같은 소유주에 대해 과거 동독의 소유권 변경규정에 의해주로 권리를 보

유한자(예를 들어 보다후에노동소유권의 형식적인 지정이 있은 경우)는

채권법에 따른 소유권의 무보상 이전 청구권을 갖는다. 이 법규의 제정과

더불어 토지 개혁으로 생겨난 해당토지들의 즉각적인 거래가능성이 생겨

날 수 있었고, 동시에 미해결 재산권 담당관청에 추가적인 부담을 가하는

일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출

수많은 농업기업의 소유자들은 농업 생산 협동조합과 조합원 관계와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업체를 현존하는 재고 목록 또는 없어진 재고 목록과

함께농업생산협동조합이 이용할 수있도록 양도해야 할의무를 졌었다 .

이같은 형태의 사용권 양도는 일반적으로 소유권 박탈이라는 틀속에서 o1

루어진 것이아니라, 강요에 의해각 광역단체의 의회와 체결한 "광역단체

임대 계약"에 의해 이루어졌다 주

농업 구조 조정법 제5l조에 의해 이 "광역 단체 임대 계약"은 늦어도

l99l 년 7월 2o일까지 해지되어야 했으며, 구소유주에게는 자신들의 소유에

대한 완전한 사용권이 재인정되었다 찰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유주들은 그들이 제출한 목록들이 상실되었거나 r l

들의 농업 기업들이 수리부족 둥으로 그 가치가 상당히 떨어졌음을 확인

할수 있었다. 이에 대해 이제 광역단체 임대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

은소유주들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농업 구조 조정법이나 l點3년 3월 3 l

일 연방 내각이 의결한 과거 몰수재산 보상 및조정 법률(안)도 이같은 경

우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 규정이나 조정 규정을 명시하지 많고 있기 때문

에,광역단체임대계약의 피해자들은 그들의 보상청구권을 법적 계숭자

를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제출하고 있다. 많은 소유주

들이 소송 과정에 돌입했다. 한가지 소송은 그 사이 연방 법원에 계류중이

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내에법적승계자 문제와 관련연방법원의 원칙적

인 판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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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는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청구권에 대해 공공 기관이

책임을 지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연방이나 주정

부, 광역 단체들은 구동독이나 구 광역단체 의회의 법적 제숭자들이 아니

다.

9.2.3 구조 변경

l990\I, 1991년중 동독 농업기업의 3/4이 현저히 작은 규모의 협동 조합

사단법인 (Personengesellschaft) 형태, 재단법인(Kapitalgesellschaft) 형태

의 기업으로 전환되었다. 개별농의 수는 l99l년 4월 이후 약 9,ooo개에서 l

만 7,8oo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대부분 몇몇의 재설립자 및 신규 설립자들

이 협력하여 그 수가 4배로 늘어난 사단 형태의 농업 기업들도 대형 농업

기업들을 해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l992년 가을까지 2"1- 2,114개의 업체가 형성되었다(부록 Nr. 160 표 참

조). 개별농 중 전업농 형태의 5,958개 기업들의 업체 평균 크기는 l34헥타

의 경작지 고, 부업 형태의 8,l8o개 기업들의 평균 경작지 면적은 l7 헥타

다. 1,253개의 사단(社團) 형태의 기업들은 평균 423핵타의 토지를 보유하

고 있다. 개별농 중 2,56l개 업체는 원예, 1,121개 업체는 담수 어업과 기타

부문에 귀속시킬 수 있다. 개별농과 사단 형태의 농업 기업들은 총 28.4%

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會

3,o4l개의 법인(法人) 형태의 기업들(이중 l,433개는 둥록 조합들, 1,183개

는 유한회사 형태, 425개 업체는 기타 법인 단체임)의 굉균 경작지는 l,235

헥타이다. 소와 젖소 보유고의 약 8o%, 돼지 보유고의 8 5 % 이상을 법인

형태의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다.

과거 동독 농업 부문의 과도한 노동력 고용은 이미 초기에 정리되었다 今

l99o년말경에만 해도 59만명이 농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l99l년 = l

수는 3o만명으로 대폭 줄어 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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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감축은 사회적, 노동 시장 정책적 조치들에 의해 광범위한 지원을

받았다. 노동력 감축은 연금 상태로의 돌입, 조기 퇴직 연금의 청구, 다른

경제 부문으로의 이전 - 여기에는 농업 이외 업체들의 분리 작업도 상당

정도 기여했음 -,고용 창출 조치(ABM), 직업 재훈련 조치, 실직(失職)둥을

통해 진행되었다 구

l992년 여전히 20"]: 8,000명이 농업 부문에 종사했는데, 이중 6"J- 5,650명

은 자연인 운 업체에, 14'?1- 2,300명은 법인 운 업체에 중사했다. 노동력

투입 정도(자연인 농업 기업의 경우 loo헥타당 4.8인, 법인 농업기업의 경

우 loo헥타당 3.8인)는 구서독 수준 보다 낮다. 현재 약 7"I- 3,000명의 노동

자들이 농업 및 원예 부문 고용창출조치 (ABM)의 수혜자이다. 농업 부문

단축 조업자의 수는 l993년 중반 8?2oo명이었고, 농업 직업 그룹 중 실직자

수는 8만 6oo명 이다.

농업 부문의 근본적인 구조 전환 작업은 식품 산업의 기업체 수와 종사

자수의 격감, 식품 부분 수공업의 강화 및 신규 설립을 초래했고, 생필품점

의 판매망이 확대됨에 따라 농지와 고용이 감축되었다 출

구동독 농업 부문의 소득은 국가의 확고한 가격 지원을 받은 결과 상당

히 높은 정도를 유지했다. l989년 농업 부문의 생산은 289억 동독 마르크를

기록했다, 경제, 화폐 및 사회 통합의 결과로 진행된 시장 상황과 가격 하

락에 대한 적웅은 생산과 가치 창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주

1990/1991 회계연도중 동독 농업 부문의 총 가치창출은 i4억 마르크(DM)

를 기록했다 .

1991/1992 회계 연도중 총 가치창출은 선급부가창출의 상당한 절약으로

생산가가 다소 낮아진 가운데서도 39억 마르크로 증가했으며, 동독 지역 총

가치창출에 있어 농업 부문의 비중은 l.3% 다. 식물 생산품의 판매 대금

은 뚜렷이 상승한 반면 - 여기에는 이미 단기간에 실시된 구조 조정 조치

의 결과가 나타났음 . 생산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동물 생산품의 판매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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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계속 하락세를 보 다 찰

1991/1992 회계 연도에 대해 실험용 부기(簿記)에 의해 조사한 경 결과

를 보면 구조 조정 작업이 경 에 석전히 강력한 향을 끼쳤옴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최초의 경향들이 나타났다: 즉 전업

(專業)과 사단(社團) 형태의 개별농들이 평균적으로 이미 상당한 경 수익

을 올릴 수 있었다(부록 Nr. 161 표 참조). 이같은 결과들은 주로 업체당

규모가 큰 경지 면적, 저 노동력 투입, 경작 비용의 대폭 절감 둥에서 나온

것이며, 광범위한 국가의 원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學

법인(法人)들은 1991/1992 회계 연도중 주로 손실을 기록했다. 여기에는

기업의 공동 소유자인 경우도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임금과 봉급올 지

불했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구조 조정 작업과 더블어 재산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줄어 들었다 출

대부분의 농업 기업들의 경우 확충과 구조 조정 작업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 몇년간 자산, 자본, 수익, 비용, 소득의 수준과 관련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

9.2.4 파거 인민 공유 토지 및 기업의 민 화

신탁청 산하 토지의 매각 작업은 3단계에 걸쳐 조심스럽게 진척되었다(다

음 9.3.6 부문 참조). l단계에서 이른바 경작 보고와 단기 계약올 장기 임대

계약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1992/93 임대 연도에 대해 현재까지

다음 계약들이 완료되 다:

. 17"b 8,000 헥타에 대한 l,4lo개의 장기 임대 계약

- 74'?I- 1,000 헥타에 대한 6,o67개의 단기 임대 계약

약 3,ooo헥타의 토지가 상업 건축물 또는 주택 목적, 기타 비농림업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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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이용을 위해 매각되었다
출

l99l년 7월 3일 농업 구조 조정법의 개정과 더불어 약 7o만 헥타의 생산

조합 산지가 산지 소유주들에게 반환되었다. 25만 헥타에 해당하는 구 지방

자치 단체 산지의 반환은 l992년에 이루어졌다. 신탁청은 B v v G (신탁청

산하의 부동산 평가 관리회사)와 더불어 l945년 이전과 l949년 이후에 소

유권을 박탈당한 지방 자치 단체, 주, 민간 소유 산지의 재반환후에도 남아

있는 구 인민 소유 산지를 민 화하는 의무도 지고 있다출

약 8oo개의 부수업체, 2ooo개의 주택을 포함 79개의 국 산림 기업 자산

이 신탁청으로 이전되었다. 법규에 따른 산지의 경 을 위해 펄수적이었던

부수업체들은 주정부에 이관되었다. 이 부수업체중 약 l린는 l99l년 중반에

설립된 산림 회사(Forstbetrieb-GmbH)에 매각되었다 燎

식품 경제(제 l 가공 단계)의 민 화는 다른 부문에 비해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었다. 신탁청 본청 농림 기업그룹에 있던 3l7개 식품업체중 현재까지

l弱개 기업, 233개 기업 일부와 지상 건물을 포함한 토지가 매각되었다. 이

과정에서 42o억 마르크의 투자 동의, 2U 1,700명의 일자리 보장을 약속받

았다. 신탁청 지사들에 의해 5o개 기업이 더 민 화되었으며, 3개업체는 자

치 단체의 소유로 이관되었고, 6개 업체는 재반환되었으며, 46개 업체는 해

체되었다. 6개 기업과 lo개 기업 일부가 구 기업운 인에게 매각되었으며

(기업내 경 인에 의한 경 권 인수: Management-Buy-Out), 8개 기업은

기업 외부의 인사에게 매각되었으며 (Managenment-Buy-In), 17개 기업 및

기업 부분들은 외국인에게 매각되었다. DM-개시 대차대조표의 확정과 더

불어 신탁청은 약 6U 3,000만 마르크의 구부채를 떠맡았다. 현재 남아있는

l6개 기업의 종사자수는 8oo석명을 헤아린다. 그러나 민 화 작업은 올해

중 완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

생필품 업체의 민 화는 l992년중 대부분 완결될 수 있었다. 842개 기업

중 약 62%가 민 화되었으며, l5%는 신탁청 지사들에 이관되었고, 23%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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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중이거나 임대되거나 합병되었다. 구매자들은 계약을 통해 총 73억 마

르크의 투자 동의를 약속했으며, 4U: 2,000개의 직장에 대한 장기 고용을

보장했다 零

9.3 연방 정부의 대피

9.3-l 져산 분규

연방 정부는 처음부터 농업 생산 협동 조합의 구조 조정 작업과 과거 조

합원들의 소유권 관계의 해명이 상호 접한 연관성올 갖고 있다는 점올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재산 논쟁이 합법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많은 재설

림자들에게는 경제적인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 다. 이에 대해 농업 구조 조

정법은 필요한 수단들을 제공해준다. 시행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물른 주정

부, 농업 직종별 단체들의 집중적인 도움에 의존할 수 있다燎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연방 정부는 처음부터 구조 조정 과정을 지원했다 .

실제적인 문제들을 누구나 알기 쉬운 특별 책자 형태로 제작하여 제공할으

로써 조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권리들을 인지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다. 이외에도 연사들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가지기도 했다. 연방

정부는 지금까지의 작업을 앞으로도 일관성있게 추진할 것이다. 또한 연방

정부는 단일한 댑률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정 기능도 상당한 정도로 부

과받고 있다 .

9.3.2 소유권 관계의 재정비

농촌 풍경을 결정하는 거대한 농경지를 보고 현혹되어 그것이 여러 소유

주들의 작은 부분들로 이루어진 분산 소유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일

반적으로 한때 개발 작업을 하기도 했던 원래 부분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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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농업 구조적, 사회 간접 시설적, 환경적 관점을 만족시켜 주는

재정비 작업이 요청된다. 농업 구조 조정법 제53조 이하의 규정에 의거한

소유권 관계의 확정 및 재정비 절차(경지 정리)를 를해 토지 재산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수단들이 주어졌다. 이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거

실시된다. 일반적으로 농업 구조 조정법에 의한토지 정비는 성공적인 구조

조정 작업을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이다
.

이과제의 긴급성과 규모, 늘어나는 갈등사례로 볼 때가능한한 신속한,

필요한 경우 과도기적으로 전권을 지닌토지소유규정이 요청되는데, 이는

농업 구조 조정법 제6l조 a에 의해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경지 정리 관청

은 최증적인 소유권 규정이 완성될 때까지 토지소유주에게 이들의 토지를

지정해 줄수 있다. 이와같이법적으로 보장된 사용관계는 재정적인 지원

요청을 위한 중명 의무의 전제 조건들이 될 수 있다출

새로 설립된 경지 정리 담당 관청들은 전문 인력의 부족과 재정적인 곤

란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 아주 능률적인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몇가지

절차들이 진행되었고, 한가지 절차는 이미 완료되었다. 이는 특히 분리된

토지소유와 건물소유의 결합을 위한중요한 절차들에도 해당되는데, 이같은

절차는 2o만개의 개인 주택과 7만개의 생산조합건물들이 타인의 토지위에

세워져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경지정리관청들의 핵심업무의 하나이다. 이와

더불어 구 인민소유경지의 민 화, "독일통일" 교통계획, 그리고 손상된 농

촌풍경을 경지정리를 통해 생태학적으로 복구하는 작업이 실시될 수 있다
零

9.3.3 재정 지원

연방정부는 동독지역의 농업부문구조 조정작업을 대규모의 재원을 투입

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l99o년부터 농업부문 예산에는 총 i58억

l,2oo만마르크가 배정되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l99o (기집 행) 4 8 U 9,500만 마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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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9l (기집행) 42U 3,100만 마르크

l992 (기집행) 23U 3,500만 마르크

l993 (미집행) 23억 7oo만 마르크

l994 (미집행) 20U 2,400만 마르크

이 지출액 중 상당 부분(53억 마르크)은 구조조정지원금이다. 동지원
금은 가격 붕괴의 조정지원금, 자연적인 입지상의 불리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지 조정을 위한 보조금, 지불능력안정을 위한지원금 둥을포함한다.

연방 정부는 시장질서의 기능> 구조조정의 지원, 과도기적인 문제들의

극복을 위해 25 9 9,6oo만 마르크 규모의 국고를, 예를들면제3세계 수출,
국가의 간섭구매둥을통한잉여물을 신속처리하는데 투입했다. 아울러

이미 l99o년 7월부터 소득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농경지 의

경작을 중단하거나 조방(譜放)하는 방안이 제공되었다.

9.3.4 구조 조정 지원

l99o년 7월 6일자의 구동독 농업부문의 사회적 시장경제로의 구조적,
사회적 조정을 위한법(지원법)과 더불어 새로운 농업구조로의 전환을 예

비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

동 법은 특히 창업과 업체구조의 재정비를 통한경쟁력 있는가족기업
의 창출, 생산 구조 및시장구조의 개선, 노동력의 방출시 사회적 지원둥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c는 능률규정(Effizienzverordnung)이라는 틀속
에서농업구조조정지원을 위한특별규정을 발령했다. 동규정에 의거,

특히 동독 지역에는 농업부문에 있어주업형태로 가족기업의 재설림과
현대화, 법인형태의 농업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목적의 지원 원칙이 적

용될 수 있다
.

l99l년 l월 "농업 구조 및 연안보호의 개선"(GAK)을 위한공동체 과제

라는계획이 동독지역에 도입되었다. 농업구조및연안보호를 위한 전독

- J / 2 .



제5장 경제 .사회 . 환경 통일의 발섬

일 차원의 최초의 위원회는 개별 기업 지원 및 시장 구조 개선 부문에 있

어 기존의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많은 수의 특수한 지원 원칙들의 전환을

결의했다출

구조 조정 지원은 투자 보조금, 저리의 융자, 공공 대부둥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다. 국가의 보중을 얻어내는 수단이 처음으로 G A K 의 틀속에서 사

용되었다. 그 사이 지원 조건은 개선되었다. 특히 l99l년 일반 원칙을 여러

가지로 보완한 결과 지원을 동독 농업 구조의 여건들에 맞게 조정하고, 급

속한 변화를 가져 오는 일이 성공을 거두었다 출

개별농에 대한 투자 지원은 l992(d, 1993년중 평균 7U 8,000만 마르크로

전체 기금의 4l%를 차지, 지원의 중점 대상이 되고 있다. 여기에는 l992년

처음으로 보장된 불리 지역에 대한 2U 9,000만 마르크의 조정 보조금도 포

합되어 있다 출

경지 정리, 마을 재정비, 농로 건설둥 업체의 범위를 벗어나는 조치들은

개별농의 발전을 위한 계획들의 전제를 이루기도 하고 이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동 기간중 약 2o%가 수리 경제 및 인공 재배 기술적

인 조치들에 투입되었다(3U 6,700만 마르크). 이외에도 마을 개혁을 위해

약 lU 8,800만 마르크가 제공되었다 출

시장 구조 개선 역에서는 현대적인 도살장, 낙농장, 감자 .야채 .과일

등의 가공업체 설림에 l991 (d-1993년 기간중 4o억 마르크 규모의 투자 중

l2억 마르크 상당의 국고 지원과 6억 마르크의 E u 지원이 있었다. 또 다른

조치로는 l992년부터 시장 구조 조정법에 의거 생산자 협회에 대한 창업

및 투자 조치에 관한 지원을 들 수 있다 .

9.3.5 구채무에 관한 규정

동독의 농업 기업들은 l99o년 7월 l일 기준 약 76억 마르크의 구부채를

안고 있었다. 기업들이 상당한 구조 조정 요구에 직면해 있음을 감안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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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부채들은 동독지역의 농업생산을 보존하는데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연방정부는 l4억 마르크 규모의 재원으로 통일조약 제25조

3항의 "신탁청의 매각대금을 경우에 따라농업기업의 부채상황조치~에
투입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활용했다. 부채상환조치의 실행을 위한 실

제적인 법적근거를 제공해 준것은"농업 기업의 부채상환을 위한 작업

지침"으로, 이에따르면 신탁청은 개별경우에 있어 독자적으로 상환액의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딘

현재까지 신탁청은 92o여개의 부채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상환 능력이

있는채무의 총액이 l4억 마르크가 넘어설 것이예상되므로, 접수된 신청에

대해상환비출을 정하는 일이필요하다

신탁청의 부채 상환작업은 대차대조표에 의한구부채의 경감에 의해보

충되는데, 이의법적인 근거는 DM-대차대조표법 제l6조 3항이다. 대차대조

에의한부채경감을 위한작업지침에 따라각구부채 제공 은행들은 생

산 협동 조합 후속 기업들과부채유예협약(Rangrucktrittsvereinbarung)을
체결할 수 있다. 이 협약의 핵심은 은행측이 협약에 제시되어 있는모든청

구권들을 상환순위에 있어서 부채경감을 받는해당기업이 지고 있는 J.

든 다른 채무보다 뒤에둔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양측은 신용계약
상효력이 있는상환형식을 무효화시킨다는 점에합의한다. 그 대신 경감된

구 부채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경우와 이익의 일부에 기석하도록 사용

될 필요가 있다(개선 협약).

대차대조에 의한 부담경감은 파라서 부채상환이나 상환면제가 아니라
지불연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총l,5oo개의 부채유예 협약이 체

결되었cl.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39억 마르크에 이르는 구부채가 상환 또는 대차대

조에의한부담경감의 대상이 되었다. 연방정부는 부채정리를 위한 이

두가지 규정이 구조 조정작업을 하고있는기업들의 부담을 크게덜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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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물론 구부채 정리 작업의 성공을 위한 또 하나

의 중요한 전제는 기업의 재정비 작업이다 .

9.3.6 파거 인민공유 토지 및 기업의 터각

신탁청이 보유하고 농지(農地)는 l9o만 헥타이다. 이중 6o만 헥타는 주정

부,지방 자치 단체, 그리고 l949년 이후 소유권을 박탈당해 재산법에 따라

재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구소유주들에게 반환되었다. 약 l3o만 헥타가

민 화되어야 하는데, 이 토지들은 근본적으로 토지 개혁 기간중 소유권 박

탈을 통해 생겨난 것들이다(앞의 9.l.4 부분 참조). 이외에도 신탁청은 l95

만 헥타의 산지(山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약 77만 헥타가 민 화되어

야 한다.

민 화의 법적인 기초는 신탁법과 l992년 6월 26일 신탁청 행정위원회가

공포한 지침이다. 이 지침에 기초하여 l992년 가을 실제적이고 정치적인 차

원에서 상른(詳論)들이 마련되었는데, 이 작업에는 연방 정부, 신탁청, 동독

주정부 농업 부처들, 그리고 독일 연방 의회 연합 정파의 "소련 점령 치하

및 동독 재산권 문제" 소위원회가 참여했다 準

이 논의의 결과 농지에 대한 새로운 정비 구상이 생겨났는데, 이 구상은

다음의 3단계를 규정하고 있다:

(l) 신탁청 산하 토지의 장기 임대

농지들은 이를 임차한 농업 기업이 안정된 경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

록 대체로 l2년간 임대되어야 한다.

해당 농지의 분배는 원칙적으로 신청자(혹은 기업 운 자)의 직업적인 자

질을 포함, 신청자의 경 구상을 기초로 결정되어야 한다. 해당 지역에 일

반적으로 적용되는 임대 이자가 제안되고, 또한 동일.한 가격의 제안이 이루

어진 경우 농경 재개인(토지 개혁의 희생자들 또는 구 자 농이나 그의 상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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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자들), 1990년 lo월 3일 기준 현지 거주 농경신설인, 그리고 자신들의 임

차 신청 토지를 이미 경작하고 있는 농경신설인들이 생산 협동 조합(LpG)

의 후속 기업들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생산 협동 조합 후속기업들이 두번째

로 우선권이 있으며, 그 다음으로 l99o년 lo월 3일 기준 현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아직까지 신탁청 토지를 임차하지 않은 농경신설인c이 세번째로

우선권이 있다. 농경재개인과 신설인간에 경쟁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이들이

제시한 경 구상이 같은 등급의 것일 경우 토지 개혁 당시의 희생자들이

"이해(利害) 보상"이라는 의미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출

한편 기존의 기업들은 이제까지 그들이 경작하고 있던 토지를 박탈당함

으로써 심각한 위협을 받아서는 안된다
準

임차인들은 스스로 농업 기업을 운 해야 할 의무를 진다. 개인적으로 근

거가 충분한 경우 과도기간 동안 예외가 있을 수 있다. 하나의 농업 기업

또는 정주(定住) 프로그램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 임차인들은 취득 선택권을

갖게 된다 .

(2) 토지 취득 및 정주 프로그램

1995/96년부터 토지 취득 프로그램에 의해 토지 개혁의 회생자들은 금전

적인 보상을 지불하고 지상 건물을 포함한 신탁청 토지의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이같은 현품(現品) 형태의 보상은 가능한 한 신청자의 토지 소유

에서 비롯되어야 하지만, 금전 보상의 가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

해 총체적인 가치 조사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취득자가 2o년내에 해당 토

지를 재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매각 대금은 신탁청에 지

불해야 한다. 정주(定住) 프로그램에 의하면 제 i단계에서 신탁청 토지를

임차한 농업 기업의 재설림자와 l99o년 lo월 3일 기준 현지 정주자는 해당

토지를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전체 경 면적중 자기 토지의 비

율이 5o% 이하인 농업 기업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한선도 규정되어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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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혁 희생자들은 토지 취득 프로그램에 의한 토지 취득외에도 정주

프로그램에 의해 토지 취득을 할 수 있다. 이들은 제 3자가 해당 토지를 장

기적으로 임대하기 원하는 경우 제 3자에게 임대되어 있는 토지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마지막 경우에는 자가 경 의 의무가 성림되어 있지 않

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은 현저히 줄어들어야 한다卷

(3) 기타 경작지의 매각

토지 취득 프로그램이나 정주 프로그램의 완료 후에도 남아 있는 토지들

은 시가로 민 화되어야 한다. 이 구상은 과거 인민소유 부동산과 임야에

대한 매각 원칙에 의해 보완되어지는데, 이를 통해 그같은 역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진다 출

9.3.7 환경 부를의 조치

통일 이후 찰경 보호적인 농업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취

해졌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

. 화학 비료법, 식물 보호제법, 수분(水分) 평형법, 연방 유해물질 방

출법, 연방 자연보호법 둥의 도입. 유해물질 방출 보호법의 경우는

과도기 규정이 적용됨 출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적인 에너지 적득? 수리(水理)경제적 .재배기

술적 조치들(예를 들면 새로운 배수 및 정수 시스템의 건설, 관개시

스템의 확충, 토양 침식의 방지), 산림 부문의 조치들(예를 들면 再

植木, 부식 방지 식목) 등과 같은 특별한 장려 조치들 燎

이같은 조치들 및 그리고 초대형좌 기업 구조를 지닌 동물 사육 시설의

폐쇄 등의 조치들은 동독의 환경 상황을 뚜렷히 개선하는데 이미 상당한

기여를 하 다. 늦어도 l999년까지는 유해물질 방출법 분야에도 전 독일 지

역에 걸쳐 단일한 환경보호 기준이 적용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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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94년 회계 연도가 시작되면서 Eu-농업 개혁에 따라 의결된 바 환

경보호적 인 농업생산을 위한지원조치들도 각국별로 적용되어 이에 7l

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

9.4 신연방주어 대한Ec-농업 피혁찰련특별규정

E u 는 공동의 Eu-농업정책을 입안하면서 신연방주 지역농업부문의 근

본적인 구조 조정과정이 아직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경쟁력

있는 농업을 확충하는 작업이 Eu-농업 개혁에 의해방해받지 말아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농업구조적인 상황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諒

연방 정부는 동독 농업 경제의 특수한 요구들을 특별히 고려한 일련의
규 정들을 관철하는데 성공했다. 이에관한 개별적인 규정들로는 다출을 들

수 있다:

소고기 및 양고기 부문에서는 개별찹조연도에 따라동물수를제한시키

는대신, 보상금을 받을권리가 있는동물수를공정하게 측정해 전체 상한

선을확정했다. 업체당 9o마리로 정해놓은상한선이 구동독 지역에는 적용

되지않는다. 전체상한선을 이같이 유리하게 정해놓음으로써 동물 보유고

를 재확충하는데 충분한 찰동폭이 주어졌다
출

곡물(사일로用 옥수수 포함), 식물성 기름 종자, 단백질 식물의 경우에는

전체 경지 면적이 357만 헥타로 확정되었는데, 이는구입연도의 실질적인

재배상황과는 무관하게 정해진 것이다. 가격보상및경작중지보상금으

로 는 - 과거의 데이타(1986'd-1990년)에 의해정해지는 평균수확과는 무

관하게 . 서독에서와 동일한 수확수준(곡물 55.6 dt/ha, 평지 식물 3l.3

dt린a)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외에도 경작중단보상금이 경작업체의 a71

와는무관하게 정해진 것도매우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준다. 연방 정부는

다양한 규정들을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신연빙주 농업부문의 o]

해를 충분히 고려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전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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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 . 대외 경제 : 코리콘(COMECON)어서 자유 국제 무역으로

lo.l 화피.경피 -사회 통합 이후의 동독 대외경피의 발전

과거 동독의 대외 경제 관계는 동구 지역의 경제협력체인 "상호 경제 원

조 위원회"(COMECON)의 회원국이라는 점에 의해 결정되었다 출

코메콘 국가들과의 장기적인 협력 계획 및 공급 계획을 통해 동독의 생

산 및 교역구조는 과도하게 동구와의 거래를 목표로 형성되었는데, l99o년

을 기준으로 보면 동독 수입의 67%(152억 마르크)? 동독 수출의 79%繼oi억

마르크)가 동구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서방 선진국과의 교역은

동독 수입의 25%, 수출의 l3%를 차지했다 會

화폐 통합이 효력을 갖게 되고 동독의 계획 경제가 사회적 시장경제로

직접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이행 과정을 려게 되면서, 그리고 또한 동독이

코메른 국가들과 맺은 가격 체제, 재정 체제, 결제 체제가 해체되면서 동독

기업의 대부분이 서구의 경쟁자들핀 경쟁할만큼 성숙해 있지 않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동독 기업들은 특히경쟁력 있는 상품은 물른 효율적인

교역 기술, 마케팅 기술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이로써 동독 경제는 동구의

전통적인 판매시장들, 특히 구소련 지역에 그 생존을 의지했다
출

시장경제적인 환경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이 시장들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방 정부는 국가조약(제 l3조)과 통일조약(제29조)에서 이

지역시장으로의 동독의 교역 관계에 있어 신뢰 보호를 약속했다
.

l99o년 말까지 이전 루블화에 의한 결제시스템이 존속되고 동구 유럽에

대한 동독 기업의 수출에 2o억 마르크의 지원금을 지불하자 i99o년에는 동

구로의 수출은 다소 증가하는 등 동독의 전체 수출에서 동구 지역으로의

수출 감소를 어느 정도 지연(l989년보다 7% 감소)시키는데 성공했다
.

그러나 l99o년중 동독의 수입은 전년비 44% 감소한 229억 마르크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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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했는데, 이중 유고와 알바니아를 포함한 구동구권으로부터의 수입은 l52

억 마르크로 무려 4 5 % 감소를 보 다. 그 결과 l99o년말 상품 및 서비스

認역으로 인한 동독 이전루블 잔고는 loo억 이전루블이었는데, 이를 l T R

(이전 루블)= 2.34 D M 으로 환산할 경우 약 236억 마르크이다 .

동독 이전루블 잔고가 이렇게 늘어난 원인은 무엇보다 동독 지역의 급격

한 생산 감소로 인한 수입 수요의 감소와 가능한 한 서독 상품 구매를 시

도한 동독 기업들의 구매 정책의 변화에 있다. 이에 따라 l99o년 하반기중

서독 지역으로부터의 동독의 구매는 전년 동기 대비 2oo % 증가한 l35억

마르크에 이르렀다 출

동독 기업들의 복잡 다단한 체제 전환 과정 및 구조 조정 과정, 그리고

중동부 유럽 지역의 거대한 정치적, 경제적 변혁은 전체적으로 동독의 대외

교역량이 크게 줄어들게 했다. l992년중 동독의 대외교역량은 23l억 마르크

로 l99o년에 비해 6 2 % 어들었는데, 이중 동구와의 교역은 l2o억 마르크

로 73%나 줄어들었다. 수출은 7 6 % 줄었고 수입은 6 9 % 감소했다(그러나

한편 동독의 동구교역량이 동독의 전체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수출은 36억 마르크로 ll%, 수입은 7l억 마르크로 24%를 차지하여 일반적

으로 동독의 대동구 교역이 붕괴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동 기간(1990'd-1992년)중 전체 독일의 대외교역 량에서 동독의 대외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입은 4%에서 l.5%, 수출은 5.6%에서 2% 낮

아졌다. 그러나 이 비중은 동독 지역의 계속적인 경제 발전과 노동 시장이

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準

lo.2 대외 경저어 대한 지원

연방 대외 경제 정책의 명확한 목표는 신연방주를 세계경제에 편입시키

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동구 교역은 이 어려운 과도 기간중 동독 경제를

위한 중요한 지주(支柱)로서 계속 강력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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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이중적인 목적을 위해 연방 정부는 특별히 동독 기업의 요구들올

고려한, 부분적으로는 한시적인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연방 정부의 대외 경

제 지원 조치를 확대 .수정했다
를

특히 구소련 지역으로의 수출에 의존하는 동독 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연

방 정부의 주요한 조치로는 혜르메스(Hermes)-보중을 들 수 있다. 기업들

이 시장경제적 환경에 적응하는데 있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l99l년말까

지 완료되는 구소련 국가들과의 공급 계약에 대해 특별한 조건들을 보장해

주었다.

한편으로는 독림 국가 연합(cls) 국가들의 위험 상황이 더욱 강화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독에 있어 혜르메스 보중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 연방

정부는 l992년초 5o억 마르크의 범위내에서 혜르때스-보중의 속행을 의결

했다. 이 금액은 l992년 가을 완전히 소모되었다. l992년 l2월 4o억 마르크

의 보증금을 확보한다는 연속 규정이 결정됨으로써 대 cls 수출 보증은 여

전히 개별 경우를 엄격히 심사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위험

부담액이 많아 동독 기업들만 고려될 수 있다
.

한편 프로젝트 재원 조달이나 상호 사업(건축물)을 혜르메스 보증기구의

보증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이 면방의 수출 보증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되었다. l993년 보증 금액은 소진 직전에 있다. l994년의 cis 보중에

관한 결정은 러시아가 지불 태도를 명확히 한 후에야 비로서 결정될 수 있

을 것이다 출

중동부 유럽 국가들 및 cls 국가들과 이미 맺고 있는 무역관계 및 협력

관계를 이제 새로운 환경하에 전환시키고 계속 발전시키는 작업은 또한 경

제계의 활발한 참여를 요구한다. 독일 전경련(BDI) 동구 위원회

(BDI/Ost-AusschuB)와 독일 상공회의소(DIHT)는 연방 정부의 권고로

l99l년 7월 양측의 정보, 접촉, 연락파트너 등을 중개해주는 독일 경제 협

력사무소를 개설했다. 연방 정부는 이 협력사무소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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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다 .

개별 외국시장에 있어 기회와 여건들에 대한 정보 및 자문을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필른에 연방 대외교역 정보처(BfAi)가 있다. 이 기구는 베를린

에 지소를 설치했으며,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5o여개 이상의 대외 무역

사무소(AHK)와 독일 경제의 파견사무소를 관장하고 있다. 동독 기업들은

이곳에서 서비스를 현재 일부는 무료로 또는 저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연

방 정부는 이같은 특수 지원 조치에 대한 재원 조달을 위해 l99o년부터 매

년 3oo만 마르크를 제공해왔다 .

동독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보다 잘 지원하기 위해 연방 정부은 해외

무역박람회에 대한 지원의 틀 속에서 l99l년 7월 l*a - 1994년 l2월 3l일

기간중 한시적으로 특별한 조건의 혜텍들을 보장해주고 있다(참가 금액의

할인, 전시물, 박람회 관련 광고비, 여행 비용에 대한 보조금). 1992년말까

지 l,ooo여개의 동독 기업들이 l23개의 연방 지원을 받은 해외 박람회에 출

품했는데, 이중 5l개 박람회는 선진공업국들에서 열린 것이며, 42개는 중동

부 유럽, 중국, 베트남, 그리고 3o개는 개발 도상국 또는 신홍공업국에서 열

린 것이었다. 동독 출품업체들의 주종은 기계 및 시설 제조 으며, 그 다응

으로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소비재 부문이었다. 이 특별지원을 위한 재

원 조달을 위해 연방 정부는 해외 무역박람회 비목으로 l,loo만 마르크를

제공했다(i99l년 35o만 마르크t l992년 75o만 마르크).

이같이 집중적인 대외경제 지원 정책, 그리고 서방 선진국들과의 새로운

경제 관계 확충 - 이는 효율면에서 우수한 서방 겅쟁기업들과의 혹독한 경

쟁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 을 위해 동독 기업들이 기울인 커다란 노

력들이 첫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들 국가들과의 교역의 전체 3 .

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서방 선진국들

과의 교역이 동독의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수입은 l99o년

24.8%에서 l992년에는 46.8%로 늘어났고, 수출은 l990'd 13.4%에서 l992년

34.4%로 늘어났다. l992년부터는 비록 소폭의 성장이기는 하지만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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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국가들과의 수출입이 전년에 비해 절대적인 증가를 보 다. 수입은 39

억 마르크에서 45억 마르크로, 수출은 44억 마르크에서 47억 마르크로 늘었

다. 중요한 공급국 및 구매국은 네벨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다 출

연방 정부는 현재의 조치들을 속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중동부 유럽지역의 판매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독일 경제계의 파견사

무소망을 확충(l993년 소피아와 브라티스라바에 새로운 사무소 개설)하거나

일부는 상호 대외무역사무소로 이관 작업(프라하와 부다페스트)을 하고 있

다.

한편 중동부 국가들이나 cls 국가들의 정치 상황과 어려운 개혁 작업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소득과 고용 창출을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동독

기업들이 서방의 판매 시장에 확고한 발판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몇몇 해외무역사무소와 협력하에 판매

지원을 위한 목적성있는 프로젝트 같은 것을 들 수 있다출

동독을 세계 경제에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에 있어 특히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방 정부는 동독 주정부들과 신탁청과의 협의

하에 외국 자본의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연방 정부는 특

히 베를린 소재 연방경제성 지부내에 "외국 투자가 안내 센타"를 설치, 운

하고 있다. 경제정책에 있어 또 하나의 중점은 독일의 경제적 입지를 확

보하고 흥보하는 작업이다 等

ll. 신연방주의 E c 얘로의 통합

11.1 E C 규정의 적용

독일 통일과 더불어 Eu.법은 또한 동독 지역에도 적용되었다. Eu-법의

약 8o%가 즉시로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동독 경제는 즉시로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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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모든 가능성과 잇점들을 활용할 수 있게되었다. 동독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회원국 가입시 거쳐야 하는 장기간에 걸친 지리한 협상을 거치지

않고 Eu.회원국이 되었다 출

유효한 Eu.법의 약 2o%의 경우에 대해 독일은 신연방주 지역을 위해

예외적인 적용 또는 과도기 규정을 인정받았다. 摘9o년 l2월 4일과 l99o년

l2월 l9일 일련의 조치를 의결함으로써 몇및 부문에 있어 동독 지역의 경

제를 Eu-법의 기준에 조정하는 작업이 규정되었다. Eu 집행위는 해당 규

정들이 자력 성장을 위한 지원으로서 잠정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며, Eu 공

동체 시장의 기능이 이로 인해 가능한 한 침해받지 말아야 하고 또한 소비

자의 건강과 안전이 침해받지 말아야 한다는 점올 전제로 내걸었다. 산업

부문에서 특히 다음의 부문들이 그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생필품, 화장품

유제품, 화학생산물, 약제, 건축 기계, 전기 기구, 섬유, 크리스탈 유리, 완제

품 포장, 종자, 품종. 통일 이전에 동구 코메콘 국가들과 유고로부터 무찰세

로 동독 지역으로 반입된 물품들은 계속 무관세로 들어 올 수 있도록 허용

했다. 그러나 이 물품들은 동독 지역에서 소비되어야 한다.

특히 어업 정책, 농업 시장 규정 그리고 교통법, 환경법 부문에서 또 다

른 예외들이 인정되었다 출

11.2 E C 구조 조정 기금

Eu-기준에 의하면 가장 미개발된 지역에 속하는 신연방주 지역에 대한

Eu.재정 지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Eu 구조조정기금의 투입이다. Eu

는 i991 )d -1993년 기간에 대해 6o억 마르크의 구조 조정 기금을 제공하고

있f

"지역 경제구조 개선"이라는 공동체의 과제에 의해 제공되는 Eu 지역기

금의 재원은 독일내의 지원과 더불어 상공업의 촉진과 경제 관련 사회 간

접 시설의 확충 계획에 투입된다, 동독 지역에 대한 Eu의 경제 지원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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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구조 조정에 있어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수단이었음이 입중되었다 차

"유럽 사회 기금"(Europaische Sozialfonds)의 범주에서 제공되는 지원

재원은 동독 지역에 있어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올 개발하고, 이로써 지

역적인 차원에서 노동 시장 구조 및 직업 교육 구조를 변화시키며, 장기 실

직과 청소년 실직을 근절해 나가는데 기여하고 있다會

"농업 설립기금 및 보증 기금"의 재원은 농산물의 가공 및 시장 여건을

개선하는 조치, 생활 조건 및 노동 조건의 개선 그리고 환경 오염 정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

동베를린을 포함한 동독 주들은 l994년부터 l999년까지 Eu의 최고 지원

범주("개발 후진 지역")에 편입된다 를

동베를린을 포함한 동독 지역과 Eu내 다른 저개발 지역의 동일시는 동

독 지역에 대한 E u 보조금이 대폭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동독 지역에는 l994'd-1999년 기간 중 l4o억 Ecu(약 27o억 마르크) 구조

조정 기금 재원이 제공된다 를

11.3 E C 농업 시장

경제, 화폐 및 사회 통합과 더불어 동독 지역에는 l99o년 7월 l일 Eu 규

정에 대폭 부합하는 시장 질서 체제가 도입되었다. 이는 l99o년 8월 l일

Eu와 동독간에 체결한 사실상의 관세 통합(de-facto-Zollunion) 형성을 위

한 전제가 되었다. 동독 지역을 E u 농업 정책에 편입시키기 위한 조치들은

농업의 모든 부문에 걸쳐 해당한다 .

시장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동물 부문의 과잉 생산을 철폐하기 위해

수출 지원 프로그램의 틀 속에서 버터, 분유, 육류 등이 특히 동구지역 제

3세계 국가들로 수출되었다 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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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 부문 가족기업의 재설립과 현대

화 지원, 법인체의 구조 조정, 시장 구조의 개선을 위한 과도기 규정들이

효력을 발생했다. 이 외에도 독일은 공동 농업 정리(Gemeinsame

Agrarpolitik)으로의 이행을 기초로 소득 손실분을 보상해 주기 위해 한시

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

동독 농업부문을 Eu의 생산 관계 및 시장 관계로 통합하는 작업은 별

장애없이 고속도(高速度)로 진행되고 있다. Eu 농업정책의 개혁과 G A T T

협정의 체결은 동독의 농업 부문에도 새로운 도전들을 가져다 줄 것이다 .

연방 정부는 이 과정에서 동독의 요구를 고려하는 규정들을 관철시키는데

성공했다(이에 대해서는 Iv장 9.4 부분 참조).

앞서 언급한 Eu 집행위의 법규들에는 새로운 조치들을 취하거나 시한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응통성 조항(Flexib出蠟tsklausel)이 들어 있다출 rz.

러나 l99o년 l2월 위원회 결정들의 근본 원칙들은 폐지될 수 없다
출

동구 교역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는 과정에서 독일은 이 규정을 활용
.

l992년 l2월 3l일로 만료되는 동구로부터의 무관세 수입에 관한 예외 규정

을 일년간 더 연장하는 신청을 냈다. 농업 부문과 환경 부문에서의 현재까

지의 경험들을 기초로 독일은 이 부문들에서도 응통성 규정을 활용할 방침

o1cl.

예외 규정 및 Eu 구조 조정 기금의 투입을 통해 유럽 공동체는.동독 지

역의 산업과 농업 부문의 구조 조정상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실업율을 둔화

시키려는 연방 정부 및 주정부 차원의 노력들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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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신연방주 인프라스트럭처의 확충

l. 교 통

1.1 1989년 당시의 상찰

양 독일 국가간 교통 관계의 기초가 된 법규로는 4대 전승국 협정을 기

초로 체결된 부속 규정을 포함한 국경 지역에 관한 통행 협정과 (서)베를린

통과 교통에 관한 협정이 있다. 두 협정은 l972년에 체결되었다 를

이를 기초로 시간이 지나면서 교통 부문은 여러가지 완화 조치들과 개선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경 통과 교통은 구동독의 여행 제한 조치로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없다. l988년에는 동독으로부터 서독 및 (서)베를린

지역으로 약 襲o만건의 여행이 있었는데, 이중 37o만건은 연금생활자들에

의한 여행이었다. 국경 통과 화물 운송도 약 2,6oo만톤으로 그리 활발한 편

이 아니었다 準

국경 통과 교통을 위해 l,4oo 킬로미터에 이르는 동서독간 국경 지역에는

lo개의 통과 도로와 7개의 통과 철도가 있었을 뿐이며, 베를린 교통을 위해

서는 단지 적은 수의 통과 노선이 있었을 뿐이다 .

l988년에는 2,6oo만명의 여행자들이 (서)베를린 기착 통과 교통을 이용했

다.통과 도로에 대한 투자를 위해 당시 서독 연방 정부는 동독측에 l988년

까지 거의 24억 마르크를 제공했다 .

과거 동독의 교통 상황을 특징지우는 것은 계획 경제적인 지침들과 황폐

한 인프라스트럭처 다. 교통 서비스는 - 개인 교통을 제외하면 - 거의 전

적으로 인민 소유의 콤비나트들과 국 의 교통 기업들에 의해 제공되었다
.

국가가 투자 계적을 세우고 또 업체의 세부적인 것까지 포함하는 운수 계

획을 수림했기 때운에, 교통 담당자들.이 경제의 수송 수요에 적응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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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능력은 거의 완전한 제약을 받았다
.

동독교통에 있어특징적인 것은에너지 정책적인 이유에서 철도에 우선

권을 두었다는 것이다. 철도가 전체국내교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l98o년
.l988년 기간중 거의 75料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에대한비용은 높은편이
었는데, 그 이유는 철도의 효율성과 수송의 질이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이
며, 이같은 현상은 특히l989년 하반기에 들어더욱두드러졌다.

동독의 교통망은 전체적으로 보면서독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조한 편
이었으나, 특히 질적인 면에서는 경제계나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
는 수준이 었다

.

전체적으로 투자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는데다가 주로야심적인 정치적
투자 프로그램을 추구하다 보니별로중요하지 않은시설을 확대하는 결과
를 초래했다. 이러한 정치적 투자프로그램의 예로는 폴란드와 구체코를 통
과하는 교통로와는 별도로 동독과 구소련(Klaipeda)간의 직수송을 보장해주

는무크란(Mukran)-연결 노선의 건설을 들수있다. 따라서 동독에 서는 핵

심적인 교통망은 과도하게 이용된 반면에 보수나 보존조치는 아주제한적
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

.

l989*d 14,000 킬로미터에 이르는 구동독 국 철도인 독일 제국철도

(Deutsche Reichsbahn)의 전체구간중 i7% 구간은 감속을 해야운행이 가
능했다. 철근큰크리 트 교량의 62料, 철교(鐵橋)의 42拓, 신호장치의 86料가
정상적인 사용기한을 초과했다. 또한콘크리트 재질의 침목중 l린이 알칼

리 손상으로 인해 교체가 필요했다. 간선도로의 건축상태도 마찬가지
다.서독정부의 재원을 통해비교적 보존이 잘된베를린 기착의 통과 &

로의 경우는 예외 다
.

차도면적의 약45料는 상당히 손상을 입은상태고, 고속도로의 경우는

양가장자리에 있어야 할정차용 차들을 위한갓길이나 중앙 분리 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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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방음벽 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동독에서는 중앙 분리대에 비상

호출 전화 장치가 설치되었는데, 그나마 이같은 사설을 갖추고 있는 고속도

로 도 약 l릿에 불과했다. 고속도로 부대 시설이나 관리 시설도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아주 황폐한 상태 다. 교량들과 기타 기술적인 건축물들중

7 o %는 5o년 이상 노후한 것들이었다 .

동독지역의 수로(水路)는 주로 전쟁 이전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수문

(水門)과 방축 시설들은 5o년 이상 노후한 것들이었으며, 이중 5o%는 심지

어 8o년 이상 노후한 것들이었다 等

이같은 상황은 신속한 보충 수요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 수요에는 동독지

역 교통 부문의 인프라스트럭처 수준올 서독의 보존 상태 및 확충 상태에

까지 상향 조정하는데 드는 비용도 포함된다. l99o년 평가에 따르면 이 보

충 수요는 총 97o억 마르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準

구동독의 공역(空域)은 우선은 군사적인 요구에 부웅하는 방식으로 편성

되었다. 항공 노선은 유일한 국제 노선으로 북-남(北南) 노선(코펜하친-프

라하)이 있었고, 국내 노선으로는 베를린-쉐네필트에서 드레스덴> 라이프적

히, 에어푸르트 그리고 동쪽으로는 오데르 강변의 프랑크푸르트를 연결하는

노선만이 있었을 뿐이다 會

동서독 국경을 통과하는 정기적인 동서독(독-독) 항공 노선은 연합국들의

권리와 의무때문에 결코 실현될 수 없었다. 특히 라이프리히 박람회장으로

향하는 개별적인 비행은 구 체코를 경유하거나 앞에서 언급한 북-납 노선

을 경유함으로써만 가능했다 출

l .2 동서독 경계선 개방 이후의 긴급 조치

l989년 ll월 9일에는 폭발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교통의 물결과 더불어

동서독간의 국경이 마침내 개방되었다. 개방 직후 즉각적인 조치들이 취해

져 이"1 1989년중에 국경 근처의 수많은 교통 연결로가 다시 차량 운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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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도로를로 변모했다. 약 2oo여개의 새로운 통과로들이 생겨났으며 f

마침내 국경 통과라는 절차가 철폐되었다. 동서독 통과 및 교통 위원회는

협상을 통해 l99o년 중반 즈음에 내독간의 교통에 있어 모든 행정적인 장

애물들(예를 들면 여권 소지, 계산 카드, 물품 소지 중명서, 지정 통과로)을

철폐했다會

l99o년 l월 9일 동서독은 공동으로 "교통로(交通路)" 위원회를 가동시켰

는데, 이 위원회의 중점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은 사업들올 구상하고 조정하

는 것이었다:

- 끊어진 도로/철도의 연결 및 복구를 위한 긴급 프로그램, 종종 열악

한 수준에 있는 도로 또는 철로선올 보수하여 이미 확충되어 있는

교통망에 연결하는 조치

. 전독일적인 교통로 계획

l99o년 5월 3일 양 독일 국가의 교통장관들이 합의한 긴급조치 프 로 그

램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철도에 대한 조치로는 중단된 선로(베를린 시내의 전철, 지하철 포

함)의 복구 및 전철화 되지 못한 구간에 대한 긴급 조치

도로에 대한 조치로는 3가지 대형 계획(A 4 고속도로 Thuhnger

Zipfel, A 72 고속도로 Hof-Plausen, B 191 S.S. Elbebrucke

Domitz)과 l3o개에 이르는 국경 근교의 개별 조치들

이 프로그램에 의해 이미 l99o년 5월 26일 선로 구간 아이헨베르크

(Eichenberg)- 아렌스하우젠 (Arenshausen) (Kassel-Halle를 잇는 일부 구

간)에 열차 운행이 재개(再開)되었고, 6월 중순에는 고속도로 A 4의

Thuringer Zipfel 구간에 차량 운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l99o년

말까지 2o여개의 도로 긴급조치가 완결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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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교통 부문의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들이 실

시되었는데, l99o년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이 주어졌다:

. 독일 제국철도(Deutsche Reichsbahn:DR) 망(綱)의 선로 보수 조치

- l99o년 하계(夏季)부터 동서독을 통과하는 독일 연방 철도 (Deutsche

Bundesbahn:DB) /동독 제국철도(DR) 열차량을 매일 2oo대 수준으

로 증차

차선 확충, 정차 차도 확장등 과거 A 9 과 A lo 접속 구간에 대한

근본적인 개량 작업

연방 국도에 대한 새로운 아스팔트 포장 작업

베를린으로 .향해 있는 내륙 수로(水路)의 장애물 제거 작업

에어푸르트(Erfurt), 라이프꺼히, 드레스덴 지역에 대한 새로운 항공

노선의 확충

교통부문 인프라스트럭처를 개선하기 위한 이 첫 조치들은 연방 정부에

의한 상당한 규모의 재정지원에 의해 실현되었다. 연방 정부는 l99o년 이

조치들의 시행을 위해 3차례에 걸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 2o억 마르크를

지원했다. l99o년중 이 재원은 이른바 "프로젝트 기금(Projektfond)"(여행

교환 재원)에서 약 lo억 마르크 더 충당되었다 출

1.3 1990년 lo월 3일 이후의 발전

동독 지역에 대한 독일 정부의 정책은 경제적 .사회적 통일을 가속화하

고 동독 지역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

경제 부흥을 위한 근본적인 전제의 하나는 교통부문에 있어 효율적이고

환경보호적인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추는 것이다. 이는 경제와 주민들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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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및 이로부터 파생되는 교통 흐름의 증가, 특히 동-서 방향으로의 교통

량의 증가를 고려해야만 한다구

이같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방 정부는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다 구

인프라스트럭처의 확충 작업을 투자 정책과 공공 질서 정책을 조화롭게 진

행해가는 가운데 환경 보호 차원의 요구와 더불어 전체 교통 구상에 통합

시킨다는 것이 그것이다 수

l.3.l 투자 정첵

교통 부문의 투자 정책은 새로운 요구와 상황 변화로 조정되었다. 연방

예산 중 교통 부문의 예산은 현재 최고의 투자 비중올 차지하고 있다찰

화폐 통합 이후 l992년 말까지 약 54o억 마르크에 이르는 재원이 교통부

문에 투자되었는데, 이중 약 5o%가 동독 지역으로 를러 들어갔다. 그 내역

을 보면 철도 부문에 l3o억 마르크, 도로 부문에 55억 마르크, 내륙 수로

부문에 3억 마르크, 지방 자치 단체 교통부문 재원 조달법(GVFG)에 의한

공공 근거리 인력 수송과 지방 도로의 건설에 6l억 마르크가 투자되었다
.

l993년중에는 l3l억 마르크가 투자된다(부록 Nr. 162 표 참조). 동독 지역

에 대한 투자 우선은 2ooo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

교통 부문 인프라스트럭처의 경우 특히 환경 보호 차원의 요구들을 고려

해야 한다. 이는 계획 단계(특히 다양한 설계상의 연구, 환경유해성 검토)에

서부터 자연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의 보완 조치에까지 해당하는데, 보완조

치의 예로는 특정 생물지역(Biotope)의 설정, 새로운 식수(植樹) 작업, 2차

선의 분리를 통한 가로수 길의 보호 둥을 들 수 있다
수

통일후 l년 9개월이 지난 l992년 7월 l5일 연방 정부는 2oio년까지 전

독일의 교통 부문 인프라스트럭처의 확충을 위한 기초로서 연방 교통로계

획 1992(BVWP '92)를 의결했다. 지방자치단체 교통 재원 조달(CVFG)를

포함하여 연방 교통로 계획에 들어가는 총 투자 수요는 4,93o억 마르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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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는데, 이중동독지역에 대한투자는 총투자의 l/3을 차지함으로써 상

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방 의회는 i993년 6월 3o일 제 4차 간선로 확충 변경법과 연방 철도

확충법을 의결함으로써 법의 효력 기간을 2ol2년까지 연장하면서 계획에

소요될 투자 규모를 2oo억 마르크 더 확대하는데 동의했다. 동독 지역은 이

증축 투자액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燎

특히 중요한 것은 동-서 축(軸)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B V W P '92를

예상하면서 i992년 4월 9일의결된 l7개 "독일 통일프로젝트"는 - 여기에

는 l99o년의 "웅급 조치 프로그램"의 계획들도 통합되었음 - 동서독 양지

역의 주민들과 경제의 중심지들이 함께 성장하도록 하도록 하는데 핵심적

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燎

이 프로젝트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3개의 민간 회사들이 설립되어 독일

철도와 주정부의 위임을 받아 이 계획들을 실행하고 확충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교통로의 열악한 상황을 제거하기 위해 신속한 행동이 요구되었기 때

문에 2o년의 계획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현 계획기간에 관한 법은 단지 제

한적으로만 적절한 것임이 드러났다 .

i99i년 i2월 i9일 교통로 계획 촉진법과 l992년 l2월 l8일 간선도로 결

정 규정이 효력을 갖게 됨에 따라 동독 지역내 간선도로 확충과 서독 지역

에 있는 간선 교통망의 접속점 확충을 위해 요구되는 계획 절차를 가능한

한 과감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

동 법규는 관할 관청의 병합, 여러 동일한 절차 단계의 통합, 행정 관청

처리 기간의 단축, 행정 법원 절차의 통합 등의 조치를 통해 여러 단계에

걸쳐 시행된 기존의 기획 절차를 통폐합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규

는 그 이후 여러 시행 절차 부문에서 우수한 조치 다는 점이 입증되었다龜

환경적인 면에서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함이 없이 모든 계획 단계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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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 효과가 나타났다 .

"독일 통일 교통로 프르젝트"의 몇몇 구간들은 그 프로젝트의 중요성 때

문에 전통적인 허가 절차 . 그것이 촉진법에 의해 통폐합된 이후에도 -

가 적용될 수 없었는데, 이같은 부분들의 허가를 위해 입법자들은 투자조치

법을 마련했다. 연방 의회는 l993년 6월 l7일 하노버-베를린 구간 선로를

신속히 연결하면서 슈텐달(Stendal) 우회(迂廻) 노선을 의결했다. 현재 의회

에서는 다음의 프로젝트들에 대한 또 다른 법안들이 논의중이다:

. 막데부르크.할레간의 고속도로 건설에 있어 핀느런.뢰베윈 구간

( B A B 1 14)

. 해안 지역 고속도로 건설에 있어 비스마르 우회(BAB A 20)

l.3.2 철도 교통

독일 통일과 더불어 독일의 철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조치들이 강화

되었다. 특히 불비점(不備點) 해소를 위한 응급 조치, 기존의 선로망 확충

신호 부문의 개선, 전철화(電鐵化) 조치 둥이 실시되었는데, 이는 동서독간

인구 집 지역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이었다. 이같

은 조치들을 통해 동독의 철도망을 유럽 고속 철도망에 연결시키는 작업의

기반이 동시에 마련되었다 출

l992년말까지 실시된 많은 조치들중 중요한 것으로는 다응을 들 수 있다:

. 65o 킬로미터 전철화 9억 마르크

- 2,220 킬로미터 침목 보수 l9억 마르크

- 5,500개의 전철기 (轉撚機) 보수 6억 마르크

. 기술 및 차량 부문 34억 마르크

. 기타 보충 수요/보수 조치 62억 마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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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 철도망에서 서행 구간중 64%가 철거되었다(부록 Nr.163 그림 참조).

이같은 시설 부문의 조치들과 많은 수의 차량 투입, 확충을 통해 동독 지

역도 EC/IC(Euro City:유럽 주요도시 통과 급행열차린nter City: 독일 주요

도시 통과 급행열차) 및 理(Inter Region:지역 연결 준급행 열차) 교통망에

편입되었다. 이는 여행자들에게 보다 광범위하고 명확한 이용 편의를 제공

하고, 여행 시간을 단축시켜 주며, 보다 높은 괘적감을 가져다 주었다 .

독일 정부는 구서독이 국 기업의 형태로 운 해 온 독일 연방철도

(Deutsche Bundesbahn:DB)를 완전한 사기업 형태를 지닌, 구부채에서 자

유로운 철도 주식회사로 만들고자 하는 목표 아래 이를 포괄적으로 개혁하

기 위한 정부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과거 동독의 국 철도인 독일 제국철

S.( eutsche Reichsbahn)는 초기에 이 위원회의 작업 대상이 되었다. 독일

정부는 l992년 7월 l5일 원칙적으로 독일 연방 철도의 구조 개혁을 의결했

으며, l993년 2월 l7일에는 이에 상웅하는 법안들을 인준하는 조치를 취했

는데, 이로써 독일 경제에 있어 가장 규모가 큰 기업 재정비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 었다 .

l-3-3 연방 장거리 도로

연방 장거리 도로(고속도로를 포함한 국도 차원의 幹線 道路) 건설을 위

한 조치들은 근본적으로 다음 사항에 역점을 두고 있다:

. 가장 심한 사고 지역 및 사고 원인의 제거

- "응급 조치"를 통해 교통 장애의 제거 또는 완화

- 간선 도로에 위치한 교량들의 보수, 확대를 위한 준비 작업 및 즉각

적인 조치들

l992년 말까지 시행된 여러 조치들 중 중요한 항목으로는 다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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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oo 킬로미터에 이르는 도로 보수 33억 마르크

(이 중: l2개 지역 우회로 건설)

llo 킬로미터 신축, 확충 ll억 마르크

77o개에 이르는 교 량 재정비 및 신축 5억 마르크

(이 중 2o개는 대형 교량)

안전시설물 설치, 기타 보충 수요/보수 6억 마르크

(이에 대해서는 부록 Nr. 164-165 표/그림을 참조할 것)

교통 안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통기술적인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동

독 전지역의 고속도로망에 보호벽 형태의 중간 분리대를 확충하는 작업이

실시되었다. 사고 지역에는 신호 시설을 설치했고, 접속 구간의 제반 시설

들을 개선했으며, 전체 도로망에 걸쳐 표지판 작업과 차선 표지를 근본적으

로 새로 작업하거나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

l992년 말까지 약 6oo 킬로미터의 고속도로에 걸쳐 중앙분리대에 위치한

비상 전화기를 양 가장자리로 옮기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비상 전화기를 갖

추지 않은 나머지 대부분의 고속도로에는 새로 비상 전화기를 설치했다 출

총괄적으로 말하면 단기적으로 계획한 재정비 또는 보존 프로그램의

7o %가 이미 완결되었거나 완료 직전에 있다고 할 수 있다출

모든 장기적인 프로젝트들(신축 및 횡단면 확장), 특히 "독일 통일 교통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행정적 .기술적 계획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

트들은 금번에 의결된 연방 장거리 도로 수요 계획에 의해 2ol2년까지 우

선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235억 마르크에 이르는데
t

2ooo년까지 l9o억 마르크가 투자되어야 한다(5개년 계획).

현재의 시각에서 보면 5개년 계획이 완료되는 2ooo년경에는 중요한 노선

들과 경제 중심지들이 확충이 될 것이며, 관심있는 관광 지역들에 이르는

교통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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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4 수운 교통 및 연방 수로

l99l년부터 시행된 조치들은 필요한 수로(水路)꼭 확충을 위한 예비 작업

외에도 수문(水門)과 축대(築臺)의 시급한 보존 작업 및 신축 작업, 수위(水

位) 측정 시설의 현대화, 그리고 연안 보호의 조치들에 그 역점을 두고 있

다.

필요한 수로의 확충작업과 관련해 B V W P '92의 계획내에서 주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했다:

- 하노버 .베를린간 동(東).서 (函) 수로 확충("독일 통일 교통 프로젝

트"의 일부)

수로 건설을 통해 엘베(Elbe)강 수운 교통의 개선

잘레(Saale)강(엘베강의 支流임 ) 수로 확충 작업

하벨.오데르 강 수로의 일부 확충

로스톡(Rostock), 비스마르(Wismar), 볼가스트(Wolgast) 항구들의 해

양 방향의 선박 진입 시설 개선

이 프로젝트들에 대한 계획 작업이 시작되었고, l단계의 계획 절차가 완

결되었다 .

과도한 시설용량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구동독의 국내 선박업체들은 통

일 당시 경제적으로 더 이상 생존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속

해서 악화되는 경기 상황을 감안해 재정비 작업을 실시한 결과 국내 중소

조선 컨소시움에 이 업체들을 매각하는 작업이 용이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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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5 공공 여객 교통 및 지방 자치 단피의 도로 건설

공공 근거리 여객교통(출pNv)은 원칙적으로 각 주정부의 정치적인 책임

에 속하는 역이다. 연방 정부는 지방 자치 단체 교통 재원 조달법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 도로 및 공공 근거리 여객 교통의 상황 개선을 목적으로

한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

l992년 조세개정법에 의해 상당한 규모의 지원금을 축적하고, 지원율을

인상하며, 지원 목록을 확대한 것은 동독 주들과 베를린의 특별한 조건들을

고려한 것이다 .

동시에 프로그램의 시행 권한들이 주정부에 대폭 이관되어, 주정부가 재

원의 8o%를 . 각 주의 교통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 응통성있게 투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연방 정부는 나머지 2o%에 대해 프로그램 관할권을 갖고

있는데, 특히 중요한 근거리 교통 선로 계획들이 이에 해당한다
출

l992년 말까지 이를 위해 6l억 마르크의 연방 재원이 제공되었는데, 그중

중요한 지원 대상 부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 베를린 전철(S-Bahn) 구간의 응급 조치 및 복구 작업

. lo개 도시의 전철 신축 공사 및 확충 공사

- 전철 및 버스 운행장의 현대화

. 노선 버스의 신설

- Tetra-전철의 현대화

. 시내 주요 도로의 확충

. 초지역적인 교통망을 위해 교통면에서 중요한 진입용 지선(支線)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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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확충

지방 도로 건설이라는 차원에서 l99l년에만 2,8oo여개의 개별 조치들이

ll억 마르크의 연방 재정 지원을 통해 시행되었다. 撚92년 연방 정부는 이

를 위해 약 2o억 마르크를 제공했다 구

l991 *d, 1992년중 "동독 부홍"이라는 공동 대웅책의 재원에 의해 조달된

고수준의 재정 지원을 l993(d. 1994년중에도 확보하기 위해 지방 자치 단체

교통 재원 조달법(GVFG)내의 재원 분배 상황을 변경함으로씨 매년 총 3억

9,5oo만 마르크의 재원이 추가로 서독에는 불리하고 동독에는 유리하게 동

독 지역에 제공되었다 할

과거 국가가 운 해 온 공공 근거리 여객 교통(출pNv)은 통일과 더불어

재조직화되어야 했는데, 이 작업은 현재 상호 연관성을 지닌 3가지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 신탁청을 통해 근거리 운수업체들을 재산법상으로 해당 지방 자치단

체의 양해가 있을 경우 민간 교통업체에 이관하는 작업

. 노선 허가의 재분배 및 교통부문 협력의 형성

. 근거리 여객 교통의 경제성, 기술적인 장비 및 서비스의 개선

l99o년부터 생겨난 l42개의 운수업체중 lll개 업체가 근거리 여객 교통

을 운 하고 있다. 이 업체들중 9o개 업체의 경우에는 신탁청에 의한 지방

자치 단체로의 재이전 작업이 실시되기 이전에 근거리 교통 부문을 업체의

다른 부문과 분리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다. 현재 l89개 광역 단체들

과 광역단체에 속하지 않은 26개 자치시에로의 이전 작업이 완료된 상태이

다.

정치적, 기업적 책임의 공동 수행이라는 면에서 노선 허가를 분배하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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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아주 중요하다. 특히 경쟁업체들이 광역 단체 해당관청에 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 차원에서 지방 자치 단체의 기업들외에도

민간 운수업체들이 동둥한 권리를 갖고 교통 서비f 에 참여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연방 교통성은 지역 회의의 개최, 현지에서의 전문적인 자문 제공i 신탁

청 근거리 석객 교통(OPNV)-자문위, 해결하기 어려운 재조직상의 개별 문

제들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등을 통해 재조직화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찰

l-3.6 항 공 교 통

독일 통일과 더불어 독일 항공 역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되찾는 것이

가능해겼고, 이에 따라 항공 교통은 역동적인 발전을 맞게 되었다
.

l992년중 39o만의 숭객들이 동독 지역4대 공항인 베를린-쉐네펠트, 라이

프찌히/할레, 드레스덴, 에어푸르트 공항을 이용했다. 지난해만 해도 동서독

간 석객 운송은 5o% 증가를 보 다. 국경 통과의 항공 교통은 과거 낮은

수준에 있었으므로 더욱 높은 증가를 보 다. 휴가 전세 교통은 일년 사이

무려 두배로 증가했다 찰

이같은 교통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심한 정도로

노후한 구동독 안전 기술을 현대적인 레이다 시스템, 레이다 데이타 기술

(記述) 시스템, 기계식 이착륙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작업이 시행되었다. 새

로운 항공 노선과 그에 필요한 관제 시스템의 설치를 위해 기존 시설들의

현대화 작업이 실시되었고, 아울러 새로운 시설물도 가동되었다
출

가장 교통량이 많은 4대 공항에 대한 건축 활동은 현재 항공 운수 면적

의 보완, 운 장비의 현대화, 이착륙 활주로 보수 작업, 통관 터미날의 확

충.신축등에 집중되고 있다. 이를 위해 통일 이후 7U 1,000만 마르크 규

모의 투자가 실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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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 회사의 병합과 관련하여 베를린-쉐네절트, 라이프찌히/할레 t

드레스덴, 에어푸르트 공항과 같은 국제 공항들은 해당 광역 자치 단체들의

참여하에 민간경제적인 조직을 갖춘 공항 운 회사들로 이관되었다. 베를

렌-쉐네펠트 공항에는 연방 정부가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공항 지주(支柱)

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연방 정부는 이 지주회사 지분의

2 6 %를 갖고 있다 출

l.3.7 쳐상 교통

l99o년 하반기 이래로 메클랜부르크-포어포메른 주의 3대 항구인 로스톡>

비스마르, 슈트랄준트 항구의 화물 선적(Transshipping) 작업은 국가의 운

송 통제가 무너지고 특히 구 코메큰 국가들과의 경제 거래가 줄어들면서

5 o %나 줄어들었다 를

l99l년 중반 이 항구들은 신탁청에 의해 지방 자치 단체로 이관되었는데
t

이 과정에서 로스톡과 비스마르 항구의 경우에는 메 랜부르크.포어포메른

주정부가 74.9% 참석하고 있다. l..

l99l년부터 구소련군 서부 그룹의 철수 수송의 4o%를 수행한 페리

(ferry)항인 무크란(Mukran)항은 l993년 4월 l일자로 자스니츠(SaBnitz) 지

방 자치 단체로 이관되었다. 오스트제(Ostsee: 東海) 페리 선박업체들의 한

이익 단체가 현재 이 항구의 운 권 인수 문제를 검토중이다 촐

많은 평가보고서들은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의 항구들을 포함한 오스

트제(동해)를 통과하는 화물 수송 및 숭객 수송량이 향후 중가할 것으로 예

측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광범위한 구조 조정 작업이 요구되고 있다출

연방 정부는 인프라스트럭처 부문에서 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 내륙과의

연결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의 항구 입지를 공

고히 하는데 기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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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l6l척의 화물선과 약 l"J 3,000명의 종업원을 지닌 독일 로스톡 선

박회사의 민 화가 l993년 중반에 완료되었다. 연방 정부는 이 선박회사가

l991'd, 1992년 시장경제로의 구조 조정 과정에서 어려운 국면을 맞았을 때

매년 2,5oo만 마르크를 구조 조정 지원금으로 제공한 바 있다. 이미 기업

재정비 작업이 진행되어 선박수를 63척으로 줄이고, 종업원 수는 9천명이나

감축시켰지만 이 회사는 경 면에서 계속적인 구조 조정 조치들이 불가피

한 상태에 있다 .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의 경우 선박 회사들은 아주 핵심적인 역할

을 수행하고 있어 이 업체들은 전체적으로 로스톡이라는 입지를 보존해야

할 것이다 準

l.3-8 도로 교통 및 도로 교통 안전

수십년간 여행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자동차의 구입올 제한해 온 동

독 지역에서의 기동성 정도가 현재는 점점 서독 지역에 접근하고 있다출

도로 교통이 급격한 증가를 보이면서 교통 부문은 동독 지역에서도 대기

오염과 소음 공해의 주범의 하나로 계속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보호적

인 자동차의 수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l993년 l월 l일 기준으로 둥록

된 49o만대의 오토(Otto)형 연소 자동차중 4 5 % 정도가 법규가 정한 촉매

전환기를 부착했다. 납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휘발유가 전체 휘발유 판매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l993년 3월 기준 약 89%에 이르렀다 .

기동성의 증가와 더불어 l99l년 (동)베를린을 포함한 동독 지역에서는 자

동차 관련 사고도 증가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 사고 사망자 수는 l99o년에

비해 l9 % 늘어났고(3,733명 ), 부상자수는 3 3 % 증가를 보 다(83,580명 ).

l992년에는 자동차 사망자 수가 l987년 이래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l992년

자동차 사고 사망자수는 3,34l명으로 이는 l99l년쉐 비해 ll % 줄어든 수치

이다. 그러나 부상자 수는 90,305명으로 재차 8% 증가를 보 다. 사망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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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동독은 인구 loo만명당 2lo명의 사망자수를 기록함

으로써 사고의 위험성은 서독 지역에 비해 두배나 높은 편이다(서독지역은

loo만명 당 ll4명 ).

이미 l989년부터 교통 교육 및 피몽 조치를 위한 기존의 재정은 동독 지

역을 대상으로 한 특수 재원에 의해 늘어났다(l9간년: 3,400만 마르크, l992

년:3,610만 마르크, l993년:3,弱o만 마르크).

연방 교통성은 이를 통해 구동독 지역에서의 교통 안전 사업의 재조직화

를 지원하고, 독일 교통안전위원회 (Deutscher Verkehrssicherheitsrat)와 공

동으로 l99l년부터 대상 그룹에 적절한 교통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예를

들면 "Rucksicht k o m m t an" (안전 제일)이라는 구호의 교통 계몽 캠페인).

이같은 조치들은 동독 지역의 대형 교통 사고를 줄어들게 하는데 기여했다 .

동독 지역에서 심각한 정도의 사고 추세, 도로 교통 인프라스트럭처의 부

족, 경험적인 연구의 부족을 고려하여 연방 도로청(BASt)의 l99l린2년 도

로 교통 안전 연구 프로그램에서도 연구 재원의 5 o %와 안전 연구를 담당

하는 인력의 2o%를 동독 지역의 프로젝트에 투입했다 를

구조 활동 부문에서도 새로운 조직화가 이루어졌다. 동독 주들은 독자적

인 도로 구조 서비스망을 구축했다. 지역적인 투입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민간 보호용, 국방용, ADAC-공중구조용, 독일 구조비행감시협회웅

국제 항공 앤뷸런스용 헬기 착륙장들이 운용되고 있다 찰

l.3-9 도로 교통 관련 업쳐

구 인민소유의 교통 부문 콤비나트들을 민 화하는 작업은 특히 중소기

업 형태의 교통 기업을 형성한다는 목표와 더불어 실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구 국 교통기업들이 해체되었다. 즉 근거리 여객 교통(諒PNV)(U 1.3.5

참조)이 해체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잔여 기업단위들에 대한 민 화 작업이

실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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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93년 8월 말 신탁청 교통 부문 담당부서는 745개의 업체를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시키는 활동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중소 화물 교통

기업들은 계약에서 18,700개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2o억 마르크의 투자를 실

시하겠다고 동의했다. 근거리 여객 교통(0PNV)(24,820개의 일자리 )과 항

구 및 공항(7,500개의 일자리 )을 포함하여 교통 부문에서는 총 5"1- 1,000개

의 일자리가 계약상 보장될 수 있었다 .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민 화된 기업의 절반은 동독 기업들이 매입했

거나 동서독 기업들이 공동으로 매입했다는 점이다
.

도로화물 운송업체들은 그 사이 점점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다. 즉 예전

이나 지금이나 동독 지역에는 운송 능력은 과도한 공급이 이루어져 었는

상태이지만, 실제 운송 실적은 상대적으로 적다. 게다가 그동안 투자 보 조

금 확보를 위한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는 작업이 점점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

이외에도 다른 부정적인 요인들, 예를 들면 중동부 유럽지역 기업들의 동

독 시장 진출 및 합병상의 다양한 문제들이 동독 지역 화물 운송 업체들의

경제적인 장래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같은 불안은 충분히

근거있는 것이다 .

경제연구소들이 발표한 잠정 수치에 따르면 동독 지역 원거리 도로 화물

운송은 l992년중 약 5,5oo만톤을 기록, 93%의 성장을 보 다. 철도 운송이

계속 급격히 감소한 가운데 전체 원거리 화물 운송에서 화물자동차에 의한

운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l99o년 7%에서 l99l년에는 2o%, 그리고 i992년에

는 3 7 %를 차지했다(l993년 5월 베를린 소재 독일경제연구소(Diw) 자료).

동독 차량의 화물시장 점유율은 l99l년 47%에서 l992년에는 55%로 늘어

났다. 동서독간 원거리 도로 화물 운송에서 동독 화물차에 의한 운송은 서

독t동독 방향의 운송이 38%(91\I:31%), 동독l서독 방향의 운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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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1'd:43%)를 차지했다(윈헨 소재 ifo.경제연구소의 l993년 2월 보고

서). 부록 Nr. 166 표 참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운송기업들의 부담을 경감

시켜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요구된다: .

. 과도한 운송 능력의 폐지 및 시장의 정비

. 비용압박을 덜어줄 수 있는 단기적 해결 방안 모색

. 독일 화물교통법규의 관점에서 중동부 유럽 국가들에 있어서의 정

보문제 의 해결

이외에도 동 부문의 기업들이 협력의 기회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연방 교통성은 향후에도 동독 교통기업들과 대화를 강화하는

등 도로 운송 부문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

1.3.10 위혐물 운송

동독 지역의 위험물 운송 부문을 서독의 법규에 맞게 전환하는 작업은

별다른 어려움없이 진행되었다. 전환 시점은 원척적으로 l99l년 7월 l일이

었으나, 저장 탱크나 차량의 제작 및 설비에 관한 법규의 전환 시점은 l992

년 7월 l일이었다 구

연방 교통성은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통해 전환 작업을 적극 지원했다:

- 해당 관청, 교통 종사자, 운송업자들을 대상 그룹으로 한 설명회의

개최 및 참여

위험물 운송에 관한 새로운 법규의 핵심 내용을 소책자로 발간, 배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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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 교통 분야의 연구

동독 지역의 교통 부문 시설들을 전환하는 작업은 일련의 연구소들을

생겨나게 했으며, 이 연구소들은 또한 동독 지역의 연구 풍속도를 상당한

정도로 풍요하게 해주었다. 현재 교통 부문의 연구에 종사하는 기업은 45개

에 이르고 있다. 이 기업들의 경제적인 형편은 다양하지만 시장 상황에 적

응한 상태이다.

연방 교통성 장관은 연방 정부 및 주정부의 교통 행정 기관들에게 동독

의 교통부문 연구소들이 어떤 기업적 특성들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주었다 .

연방 교통성 장관은 교통 부문 연구 시설들이 그 잠재력을 시장경제의 요

구들에 맞게 조정해가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부터 이들과 접촉을 갖

고 교통 부문 연구에 이 시설들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

다.

2 - 우편 및 통신

2-l 통 신

2.1.1 1980/90년 당시의 상황

과거 동독에서는 공공 통신부문 인프라스트럭처의 발전문제를 독일우편

(Deutsche Post:DP)이 담당했다. 산업계와 행정 부문 (예를 들면 군사부문
t

국가 안보 부문)은 일부 특별 통신망을 설치하여 운용했으며, 이 통신망중

몇몇은 공공 통신망에도 연결되어 있었다
.

중앙 계획경제의 통합적인 기능을 하는 구성 요소로서 독일우편(Dp)은

정치적인 우선권과 경제 체제의 메카니즘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었으며, 투

자나 요금은 물른 수익금의 사용 문제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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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술산업 제품들의 투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통신기술산업 제품

들은 대부분 수출되거나 특별 통신망 운 자들에게만 제공되었다 .

공공 통신부문 인프라스트럭처는 그 수준이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

동독은 주민들에게 좋은 기능을 가진 통신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목표를 추

구하지 않았다. 그 결과 동서독 양 지역은 전화망이나 통신 서비스에 있어

완전히 상이한 발전을 보 다. 구동독 공공 통신망의 규모와 구조는 경제계

와 사회의 수요에도 미치지 못하는 발전을 보 다 출

서독에서는 독일 연방 체신 텔레콤(TELEKOM)이 새로운 기술 혁신을

통해 국제적인 발전 추세에 항상 적응하는 노력을 기울 으나, 등독에서는

그같은 기술 혁신이 충분한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전혀 일어나지 않

았다. 따라서 서독의 텔레를이 조사한 동독 전화망의 상태는 다음과 같았

다:

동독의 전화선 보급도는 loo가구당 ll회선 또는 loo인당 7회선이었

음(비교: 서독은 loo가구당 92회선 또는 loo인당 42회선).

동독의 전화 보급 대수는 총 l8o만대, 서독의 총 보급수는 2,9oo만대

동독 지역에서는 통신서비스의 미비로 상이한 전화선이 병존했었음 .

(단회선, 2인 회선, 4인 회선, lo인 회선, 시간별 회선둥). 시간별 회

선이란 예를 들면 l7시-6시 시간대에만 기능이 좋은 회선이었응. 이

회선은 다른 시간대에는 단지 오는 전화만 연결되거나 완전히 다른

회사나 관청들에 의해 사용되었음 零

동독에서는 비데오 텍스트는 전혀 부재했고, 아주 제한된 범위의 데

이타 전송 서비스가 있었을 뿐이며, 공공 이통통신도 전혀 없었음 .

지역 전화망의 사용시간 단위계산을 위한 기술적인 시설물들이 부재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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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전화망의 시간 단위가 서독과 달랐음
.

전화망의 전송 능력은 기술의 노후화로 아주 열악한 상태 음
주

전화 신청후 대기 기간은 2o년이나 겯렸음
.

수동식 전화 연결시 대기 시간은 lo시간이나 소요되었음
.

전적으로 아날로그 방식의 통신 시설들이 상당한 정도로 마모되어

있었음.

지역 연결 기술의 7o%는 25년.6o년 정도로 計은 것들이었고, 23%는

무려 7o년이나 된 노후한 것이었음
.

동독 지역 통신망이 지닌 이같은 기술상 .조직상의 결함들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동독의 인프러스트럭처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

는 텔레콤(TELEKOM)에게 하나의 거대한 도전을 의미했다. 황폐한 수준의

동독 통신망으로 인한 출발 당시의 여건은 통일 이후에 현대적인 통신 서

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2.1.2 1990년 이후 통신망의 확충

동독의 대변혁 직후 양 독일의 체신 장관들은 당장 통신 부문에 관한 논

의를 가졌고, 그 결과 동베를린을 포함한 신설주들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인

인프라스트럭처 구상인 "Telekom 2000"이라는 확충 프로그램이 마련되었

다.몇년 내에 독일 연방 체신 텔레콤은 "Telekom 2000"이라는 프로그램으

로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통신 부문 인프라스트럭처의 하나를 건설할 것

이다. 이는 동독 지역의 경제 발전과 물질적 측면에서의 독일 통일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전제를 마련해주는 것이 될 것이다. "Telekom 2000"은 l997

년까지 동독 지역의 통신 수준을 서독 수준으로 끌어 올럴 것이다. l997년

까지 구체적인 공급 목표로 다음과 같은 수치들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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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o만 회선의 전화선 (l989년 :l8o만 회선)

. 7만 개의 동전 및 카드 공중전화기 (l989년 :2"]- 2,000회선)

. 4o만대의 팩스 회선 (1989'd : 2,500 회선)

- 5o만대의 이동 전화 회선 (l989년 : 전혀 없음)

. 9만 회선의 데이타 통신 (l989년 :5oo회선 이하의 수동식 회선)

- 5oo만 케이블 T v 회선 (l989년 : 전혀 없음)

이외에도 특별히 높은 수준의 기술적 장비들과 구조 기술을 요하는 약

2,ooo석개의 건물에 대해 신축 작업 내지는 전반적인 정비 작업이 있게 된

다. 확충 프로그램에 소요될 재원 규모는 6oo억 마르크이다
.

이외에도 동독 지역 통신 부문 모든 종사자들에 대한 직업 재훈련 조치

가 요구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독일 연방 체신 텔레콤의 협력 프로그램들

은 근본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서독 지역 텔레콤 소속 3,ooo명

의 동료들이 동독 지역 동료들 옆에서 일하고 있다零

동독 지역에서의 통신 수요의 급성장은 통신 부문의 확충을 위한 독일

연방 체신 TELEKOM과 독일 통신 업체들의 집중적인 활동을 요구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산업체에 대한 발주에 있어 새로운 조치가 취해졌다
출

"Turn-key" 프로그램 (역주: 최종 사용자에게 연결되는 전화가입선로 (지

역망 - 사용자)를 신속히 구축하는 사업)에 따라 TELEKOM의 위임을 받

은 일반 기업들이 해당 지역에 대해 전체 통신 기술상의 인프러스트럭처를

완성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계획에서부터 선로 건설, 기술적인 설

비 및 고객의 전화 접속둥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 "Turn-key' 프로그램

은 l992년에 이어 l993년에도 약 2o만 회선에 이르는 전화선 가설을 속행

하고 있다 .

"Telekom 2000"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독일 연방 체신 T E L E K O M은 동독

지역 최대의 단독 투자자로 부상했다. l992년에만 해도 동독 지역 기업들에

게 약 4o억 마르크에 이르는 수주가 배당되었다. 이로써 동독 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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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기업에서 제공되는 4"I- 3,000여개의 일자리 외에도 수주 기업들에서 Ni
공되는 5만개의 일리가 현재확보되어 있다(부록 Nr. 167 그림참조).

T E L E K O M - U I 의한 통신 부문 인프라스트러처의 확충 작업은 이동 통신

및 위성 통신부문의 민간기업들에 의해보완되고 촉진되었다. 이는 l989

년제l차체신개혁(Postreform I)을 통해이동통신및위성통신 시장에

경쟁을 허용한 이후 가능해졌다
.

전체적으로 아래와 같은조치들을 통해동독지역의 통신부문의 수준은

상당한 정도로 개선되었다 .

2.1.2.1 디직탈 오버리이 망(overlay net)

전화 회선의 부족외에도 접속능력과 같은통신가능성을 제한하는 것

들이었다. 따라서 이미l99l년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통신망에 초현대 적

인디지털 방식의 통신망이 추가로 설치되었고, l992년에도 이의확충 작업

이 속행되었다. 디지털 오버레이(Overlay)망이라고 불리우는 이 통신망은

아날로그 통신망과 중첩적으로 설치되었고, 전화교류를 디지탈 통신망으로

옮김으로써 아날로그 통신망의 부담이 경감되었다
.

l99l년에 는 l,5oo 킬로미터, l992년에는 2,ooo킬로미터의 광섬유 케이블이

설치되었으며, 모든 장거리 중개소의 7o%가 디지탈화되었다를 l993년에 는

전지역을 커버하는 통신망 확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l42개에 이르는
모든 중개소들에 대한디지탈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고, 다층적인 통신망

확충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거쳐단계적으로 諒은통신망이 새

로운기술로 대체되며, 몇년내에동독은 세계에서 가장현대적인 통신망을

갖춘 지역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출

2.1.2.2 독일 전화망의 단일화

6]5) 더블어 동베를린과 동독지역을 단일한 독일전화망에 편입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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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 전 독일 지역에 걸쳐 시작했다 수

베를린에서는 이미 l992년 7월 27일 시내간 통화시 과거에 있었던 국번

이 사라짐으로써 "통신 장벽"의 마지막 잔재물들이 제거되었다. 이를 위해

i5만 회선의 전화선에 대한 전환 작업이 실시되어야 했다. l992년 8월 3l일

.9월 l일 밤사이 베를린 지역 전화 통합 작업은 완료되었다. 동서 베를린

의 전화선들은 독일의 단일한 국번과 요금 지역에 따라 조정되었다. 다수의

가입자-호출 번호도 이와 마찬가지로 변경되었다 출

로스톡과 라이프찌히에서는 l992년 8월 l일자로 동독 지역내 지역 번호

전환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미 l992년 9월 l일부터 동독 지역에서는 단일한

전화 요금 체계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會

동독 지역에서는 그동안 주민의 8o% 이상이 전화 부문에서의 통일을 체

험했다. 이 계획은 l993년중 거의 완결된 것으로 보인다 .

2.1.2.3 전화 가설 및 데이타 통신

통일 이후 동독과 동베를린 지역에서는 약 l6o만 회선의 새로운 전화선

이 가설되었다(부록 料r. l68 그림 참조). 이로써 총 전화 회선 보유고는

3oo만대를 넘어섰다 출

통일 이후 l993년까지 독일 T E L E K O M 이 동독 지역에 가설한 전화 회선

수는 l88l년 베를린에서 첫 전화 가설이 있은 이후부터 동독이 독일 연방

에 가입하기까지 놓았던 전화 가설수에 맞먹는 것이었다 출

많은 부문에 있어 이미 수요에 부웅하는 공급이 이루어졌다. l993년부터

는 미해결된 전화 신청건 수는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즉 피로운

신청자보다 더 많은 전화 가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독 경제의 부홍을 일관성있게 지원하기 위해 독일 T E L E K O M 은 l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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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도 기업체의 고객들에게는 전화 가설상 우선권을 부석했다. 신설 전화

의 l/3은 기업체들에게 제공되었다. 경제 부문의 기업들 외에도 특히 행정

부문, 병원, 대학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전화 공급이 이루어졌다. 특히

시골 지역의 소형 업체들에 대한 전화 공급은 아직도 문제들이 있다
.

아직까지 정상적인 전화 가설을 받지 못한 기업체의 고객들은 보다 유리

한 조건으로 c-네트, D l 또는 D2-네트 (역주: 이들은 이동통신망임)에 가

입할 가능성이 주어져 있다. 독일 T E L E K O M 은 게다가 l만개의 이동 전화

기, 그리고 또 다른 이동 통신 사업자인 만네스만(Mannesmann)사와 마찬

가지로 이동 전화를 위한 둥록 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 T E L E K O M 은 동독 지역에 현대적인 통신 부문 인프라스트럭처를

확충하면서 종종 이전과는 다른 노선을 취하고 있다.

일련의 특별 조치들 외에도 D A L (무선 연결)이라는 것이 있다. D A L 은

충분한 중개능력이 있으나 정상적인 체이블 전화 접속이 없는 지역의 기업

인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l992년말 이미 3"1- 4,000의 D A L 전화

회선이 생겨났으며, 이 기술을 이용한 전화선을 약 5만 회선 확보하고자 하

고 있다. 케이블 연결의 일반적인 전화망 확충 작업의 진척과 더불어 무선

연결 기술은 철거되어 다른 필요 지역에 다시 투입될 것이다 주

동독 지역에는 데이타 통신망이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T E L E K O M

은 l99l년에 6,ooo회선, l992년에는 l"b 7,000회선 이상의 데이타 통신 회선

을 새로 설치했다 출

2.1.2.4 공중 전화

T E L E K O M 은 특히 전화망이 아직 그 수요에 부응하는 정도로 확충되어

있지 못한 지역에 대해 공중 전화를 대대적으로 가설했다
.

l99l년중 4,9oo 회선, 그리고 l992년중 8,735 회선의 새로운 동전 사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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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 또는 카드 전화기가 설치되었다. 이중 카드 전화기는 5o%를 차지한

다.

l992년에만 해도 l"J 4,867개의 구형의 동전 사용 전화기를 현대화, 교체

하는 작업이 실시되어 장거리 통화가 가능해지거나 또는 고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6,197대의 공중 전화기는 파손이 심해 완전히 신형

으로 대체되었다 .

l992년 말 이래 동독 지역에는 4"J 9,000여개의 공중 전화가 가설되어 있

는데, 이중 2"1- 9,000대는 동전 사용 전화기, 6,000석대는 카드 전화기, i만

4,ooo여대는 우체국이나 개인 전화 시설에 가설되어 사용되었다
.

2.1.2.5 이동 통신

c.네트 이동 통신은 통일 이후 무엇보다 전화 공급상의 부족 현상들을

제거하는데 기여했으며, 따라서 이미 초기부터 경제 부홍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경제 중심지, 인구 집지역들을 중심으로 확충되었다. c.네트의

확충작업은 l992년에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통신 질의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

D.통신망은 전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통신이 가능한 이동 통신망이다. 연

방 고속도로와 인구 집지역을 중심으로 확충 작업이 이주어져 거의 대부

분의 주민들이 이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으며, l993년에는 거의 전역을 커

버하게 될 것이다 .

동독 지역에 현대적인 이동 통신망을 확충하는 작업은 독일 전역에 또

다른 디지탈 방식의 이동 통신망을 운 할 민간 기업들의 컨소시움에 El-

라이센스를 내어줌으로써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허가를 내어주는 과정에서

특히 동독 지역에 신속한 공급망을 확충하는데 역점이 주어졌다 .

. J 5 J .



제5장 경제 . 사회 . 환경 통일의 달성 - t t - - -

2.1.2.6 라디오/ T v 송신방

동독 지역은 신속하게 그리고 전역에 걸쳐 공 방송의 T v 프로그램 공

급이 이루어져야 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지역에 기본 송신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했다 .

이미 l992년중 송신 상태를 현저하게 개선하기 위해 6개 지점에 중계소

를 설치했으며, 나머지 공급 틈새를 메우는 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민간

방송 업자들은 현재 대도시와 인구 집 지역을 중심으로 2o개의 지역 송

신소를 운 하고 있다 출

라디오 방송 부문에서도 TELEKOM은 새로운 공급 지역에서 상당한 성

과를 거둘 수 있었다. 라디오 방송 시스템을 분권화시키기 위해 4.5개의

uKw-망이 생겨났으며 ,현재 Deutschlandfunk와 RIAs가 제공하는 u K w -

망을 포함하는 전독일 송신망 구축을 계획중이다
幣

이와 마찬가지로 케이블에 의한 라디오 프로그램 및 Tv 프로그램의 공

급도 상당한 진척을 거둘 수 있었다. TELEKOM은 동독 지역에 약 loo만

가정의 케이블을 가설했으며, 이중 이미절반 정도가 이용되고 있다
.

2.1.3 1993년도 확충 목표

동독 지역에서는 모든통신망의 확충 작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準

광역 대통신망은 loo만여개의 접속 가능성을 추가로 갖추고 있다. 공공 부

문의 전화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 약 l"J 3,000대의 공중 전화를 새로 확충

하거나 현대화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

TELEKOM과 만네스만 이동 통신이 운 하는 D.이동 통신망을 거의 독

일 전역에 걸쳐 확충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을해중에는 또한 동독

지역의 22만 가구에 대해광역대서비스를 위한광학적인 연결 방식인 광

섬유 가설이 이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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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93년에는 85만대의 전화 가설과 3"1- 1,800대의 데이타 회선의 가설 작

업이 실시된다. 향후에도 동독 지역의 경제 부흥을 철저하게 지원하기 위하

여 전화 가설의 경우 기업체의 고객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질 것이다. 이로써

산업체 및 일반 경제 부문 종사업체들의 통신 요구가 대대적으로 충족될

것이다.

전화망 확충 작업도 또한 강화될 것이다. l993년에는 모든 중앙전화국 및

자동전화국들에 대한 디지탈화 작업, 광섬유 케이블을 이용한 다층화 작업

이 실시된다. 기타 5oo여개의 지역 전화국들에 대한 디지탈화 작업도 이주

어진다. T E L E K O M 은 이같은 작업들을 통해 동독 지역에 IsDN 도입을 위

한 기반을 확충하고자 한다구

이같은 조치들은 현대적인 기술의 사용으로 통신서비스의 질도 현저히

개선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l993년중 국번 전환 작업이 완료되면

전 독일지역에서 전화 걸기가 필씬 용이해 질 짓이다 출

2.2 독일 연방 우편(Postdienst)

2.2.1 198린9o년 당시의 상황

l99o년 lo월 3일 통일과 더불어 구동독의 국 기업인 독일우편(Dp)의 우

편 부문이 독일 연방 체신 기업인 연방 우편(POSTDIENST)에 편입되었다 .

당시 동독 우편부문 종사자수는 8"b 8,000명, 업소의 수는 8,5oo개 다
.

이미 l989년 犯월 동서독 체신 장관들간에 첫 합의가 있으면서부터 양

지역 우편 분야의 상호 통합 과정이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필요한 조직상

의 우편 연합(Postunion)을 형성하는 작업에서 시작되어 나중에는 양 지역

의 우편행정을 통합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같은 작업은 시기적으로 독

일 연방 체신기업인 POS TD I EN S T가 변혁을 맞고 있는 과정에서 진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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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우편 및 통신 부문에 있어 새로운 구조 조정이 있은 후 우편 부문은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해야 했었다 .

그 다음으로 구 동독의 독일우편과 합병을 해야하는 역사적인 도전을 맞

게 되자 독일 연방 우편은 거대한 과제를 안게 되었다. 단순히 6,2oo만명의

인구를 지닌 서독 지역과 l,6oo만명의 인구를 지닌 동독 지역의 우편 서비

스 공급을 합치는 작업 외에도 상이한 두 조직 형태를 통합하는 작업이 있

어야 했다. 분명 이는 경제역사상 최대의 합병중의 하나 다 출

동독 지역의 건물들과 기술적인 장비들은 대부분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

었으며, 대규모의 정비를 필요로 했다. 업무 역중 다수는 체신 서비스와

는 상관없는 것이었고, 정작 핵심 분야인 우편물 및 소포 업무는 서비스의

종류나 기존의 수용용량 면에서 상대적으로 빈약했을 뿐 아니라 또한 구동

독에서의 지배적인 정치적, 경제적 구조를 지니고 있어 자유로운 시장 경제

및 민주적인 사회 질서에 걸맞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이미

화폐통합 이후부터 배달량이 급속히 늘어났다. 특히 급증한 수요를 맞은 서

독의 통신 판매에 의한 우편물 발송이 이같은 교류량의 증가의 한 요인이

었다.

이미 l99o년 lo월 동독 지역의 우체국들이 매일 처리해야 할 소포량은

35만개로 늘어났다. l99l년 lo월에는 마침내 최고 일일 처리량이 거의 l關

만건에 달하는 기록을 세됐다. 이는 2년도 못되는 기간사이에 배달 물량이

lo배나 증가한 것을 의미했다. 당초의 여건이 아주 열악했다는 점을 감안한

다면, 이는 여러 과제들을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했

다.즉 수요에 걸맞게 처리 능력을 신속하게 확충하는 작업 외에도 크기와

무게, 발송 종류, 예를 들면 수취인 대금 지급과 같은 발송 형태 면에서 우

편 상품의 크기를 서독에서 이미 독일 연방 체신 기업인 POSTDIENST가

제공하는 형태로 과감히 조정하는 작업, 그리고 전지역에 걸친 하우스 배달

제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POSTDIENST는 즉시로 이같은 하우스 배

달 확충 작업에 전력을 기울 다. 그러나 여러 장애물들이 있었다.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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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들이 그 형태와 건축 상태면에서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만 업무의 능력

을 확대하고 적정화하는 것을 허용해 주었다. 단기간에 걸친 신축 작업은

어려운 토지 상황으로 인해 불가능했다. 공간적인 상황이 원하는 정도로 교

정이 불가능해 기술적인 보조 수단들을 투입하는 일도 모든 경우에 원하는

수준만큼 되지 못했다 .

편지 및 소포 서비스에 너무 많은 시간의 소요, 처리 장소에서의 역류로

인한 정체 현상 둥은 결국 체신 기업의 효율성을 전체적으로 비난하는 계

기로 작용했다 導

이같은 비난은 정당한 것이 아니었으며, 실고적인 상황, 기업의 효율성,

그리고 특히 작업장의 종사원들에 합당한 것이 아니었다. POSTDIENST는

이같이 늘어난 배달 물량의 문제에 대처해 나가고 완전한 우편 상품의 증

류들을 갖춤으로써 탁월한 성과를 발휘했다, 이 모든 것은 우편 부문 종사

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행위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를

2.2.2 1990년 이후의 발전

통일 후 일년 동안 POSTDENST가 극복해 내어야 할 재정비 과제의 U -

모가 얼마나 큰지 명확해졌다. 과거 동독의 체신기업인 독일우편(Dp)은 Z L

효율성에 있어 서독 기업보다 3o년 내지 4o년은 뒤떨어져 있었다. 전 독일

지역에 걸쳐 단일한 우편제도를 마련하려면, 경 :조직 .재정.인력.투

자정책면에서 새로운 조치들이 취해져야 했다. 그러나 구조조정과 현대화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상당한 투자와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같은 도전들은 여전히 환전히 극복되었다고 볼수 없다
燎

지금까지 시행된 조치들 중 몇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근본적으로 새로운 조직 확충 작업과 인력 부문의 조정 작업을 통해

비용상의 적자 상황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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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9l년부터 동독 지역에 괸지 및 소포 서비스 부문에서 완전한 우편

상품의 제공

편지의 경우 l,6oo만명의 동독 주민들을 위한 전지역적인 가정 우편

함 배달 제도의 도입 작업이 시작되었고, 전지역적인 소포 배달 작

업도 시작됨
燎

편지 및 소포물의 경우 운 상의 물류(物流) 구상이 동독 지역에 우

선적으로 실현됨
주

드레스덴과 라이프적히 지역을 야간 항공 우편망에 연결시킴으로써

배달 기간이 결정적으로 단축됨
출

전독일 지역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다섯 자리 우편번호 제도의 도입

으 로 지금까지 동독, 서독의 지역을 의미하는 "o", "w" 문자표시를

제거함. 지금까지 소모적이었던 배달 시스템이 대폭 단순화됩
를

POSTDIENST는 이 조치들의 시행과 더불어 i993년 말까지 동독 지역에

약 l4억 마르크를 투자할 예정이며, i995년까지 투자액은 3o억 마르크로 늘

어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편지 및 소포물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구상들이 결정적인 진척을 볼 것이다. 앞으로 몇년

내에 l7개 편지 우편 센타와 8개 소포 우편 센타가 생겨날 것이다 燎

POSTDIENST는 이로써 동독 지역에 있어 일자리 확보와 중소 기업의

확충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동독 지역의 건설 부문은 건물 신

축,확장, 개조의 수주로 인한 이익을 얻고 있으며, 새로운 운송 기술 및 배

달 기술을 통해서도 일자리가 보존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기도 한다
.

PO S T D I E N S T는 l99l년중 동독 지역에서 아직 미해결된 구조상 결함들

로 인해 22억 마르크의 수익에 32억 마르크의 지출(배달 포함)을 기록함으

로써 lo억 마르크의 적자를 기록했다. 2i억 마르크에 이르는 임금코스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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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감축과 생산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l7억 마르크의 매출액을 초과했

다. PO ST D IE NS T는 그러나 금년의 정우에는 상당한 매출액 증가와 투자

를 통해 동독 지역에서 흑자로의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會

l99o년대 중반이 되면 PO S T D I E N S T는 동독 지역에서도 서독 지역에서

와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같은 수준의 서비

스란 예를 들면 편지 전송 기간이나 소포 배달 기간의 단축 둥을 의미한다 .

이로써 POS TD I EN S T는 동독 지역에서 관청 형태의 조직에서 현대적이

고 경제적인 기업 조직으로의 근본적인 전략적 재정비 작업을 수행하고 있

다.

조직상의 작업 질서나 업무 역들은 앞으로 여러 다른 국제적인 체신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편지, 소포, 창구 업무둥 3가지 분야로 구분될 것이다 출

2.2-3 상품 및 서비스

현재 독일의 우편 분야에서는 시장 지위와 수익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설정하고 경쟁력 있는 서비스 구조 및 비용 구조를 창출하기 위한

모 든 가능성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같은 작업을 통해서만 주민들, 기업들

그리고 행정 부문에 효율적이고 비용이 저렴한 체신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

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부록 Nr. 169 그림 참조).

핵심 사업을 전략적으로 재정비하는 작업은 향후 기업의 성공을 위한 핵

심적인 사항이다. .

. 새로운 소포 우편 구상은 PO S T D I E N S T를 민간 경쟁자들보다 더 우

수한 기업으로 만드는 새로운 특질들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 구상은

민간 또는 기업의 고객들에게 많은 새로운 할점들을 가져다 준다 .

l995년까지 완결될 예정인 이 새로운 소포 구상의 실현을 위해 로비

카우(Zwickau), 노이브란덴부르크, 베를린 북부, 베를린 남부, 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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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에어푸르트, 막데부르크에 소포 우편 센타가 설립된다 출

5자리 수의 새로운 우편번호 도입과 연관된 새로운 편지 구상이 실

현되면 POSTDIENST는 뚜렷하게 질적인 향상올 이룩함은 물론이

고 수십억 마르크에 이르는 기업합리화의 가능성을 얻게 되는데, 이

는 앞에서 언급한 동독 지역에서의 재정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다. 게다가 우편 상품이 뚜렷하게 제시되고, 작업 질서가

조직적인 견실함을 얻게 되며, 가격 체제가 시장 논리에 따라 결정

될 것이다주

동독 지역에서의 배달 업무의 능률이 급속히 서독 수준에 이를 것이

cl.

3 . 현대적인 환경보호 인프라스트럭처의 확충

통일 당시 구동독의 공공 부문 인프라스트럭처는 거의 대부분이 결함을

갖고 있었다. 심지어 중간 크기의 도시들도 인으라스트럭처를 완전히 갖추

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하수도망, 정수 시설, 쓰레기 처리 시설은 대부분의

경우 기존의 시설을 그대로 둔 채 확충 작업을 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이

미 시설물이 있는 곳에도 계획과 허가라는 시간을 요하는 선행 작업을 포

함하여 인프라스트럭처를 새롭게 확충하는 작업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성능이 우수한 정수 시설, 현대적인 쓰레기 처리 시설은 오늘날 지방 자

치 단위의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중의 하나이다. 폐기물 처리

부문에 있어 완벽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 작업은 산업 입지에 대한

투자가들의 긍정적인 결정을 유인할 수 있는 선행조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환경 부문에 있어 신속한 인프라스트럭처의 확충은 환경정책적인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특히 경제정책적인 이유에서 동독 지역의 긍정적인 경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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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본질적인 전제조건이 된다
.

동독 지역에 효율적인 환경보호 부문 인프라~..트럭치를 확충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연방정부는 l99o년 7월i일. 1992(d 1 2 U 31

일 기간중 총 l2q 마르크를 제공하여 약l,8oo여개의 동독지역특별환경
보호조치 를 지원했다출

이지원조치의 역점사항을 들면다음과 같다:

- 급수(給水)

- 하수 처리/배수

- 쓰레기 관리/쓰레기 처리장

연방정부는 추가적으로 환경오염경감을 위한투자프로그 램에 따른

38개 프로젝트에 대해4억마르크를 지원했다(부록 Nr. 170-171 그림참

조).

3-l 상수도

통일 직후에 나온 초기의 연구들을 보면동독주민의 약5o% 정도만이
규정에 맞는 식수를 공급받고 있었다(부록 Nr. 172 그림참조).

연방 정부는 이미 l99o년 최초의 조치들을 실시했는데, 이조치들의 목적
은 인간과 환경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었다. 이와관련
동독 지역에 투입된 "식수 웅급조치" 전문위원회(FKST)는 무엇보다 시급
한 정수 조치의 조정과 자문을 제공하는 찰동을 벌다.

l99o린l 년중 상수도 부문l87개의 긴급환경보호 프로젝트에 총1U 190
만마르크가 지출되었다. 또다른l39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를를동독 부흥,,

공동대응책에 의한 1U 2,950만 마르크의 지원이 있었다. 연방 정부는
1991/92년중 위생적으로 이른의 여지가 없는식수를 공급하는데 있어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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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4억 마르크 이상을 지출했다 .

이중 중요한 조치들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질산염(靈)가가 높은 시설물의 폐쇄와 중앙 상수도 시설 연결 작업

. 단기간에 걸친 새로운 상수도관의 건설

- 보건상 문제가 없는 식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기존의 급

수 설비에 있어 정수기술의 개선

. 상수도원과 식수의 질에 대한 감시 강화

이같은 조치들을 통해 시급한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었으나, 여전히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남아 있었다. 동독 주정부들의 보고에 따르면 상수도관의

약 절반 정도는 재정비되어야 한다. 한계 수치를 넘어서는 2,5oo개의 상수

도 시설들에 대한 재정비 수요가 전체적으로 집계되었는데, 이 조치들에 소

요될 투자 비용은 약 3o억 마르크에 이른다 .

또 다른 시급한 사안은 식수의 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는 다음과 같은

부문에 역점을 둔 정화 조치를 필요로 한다:

. 급수 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추가 설비

- 급수망의 재정비(3o%까지 손실된 상태임)

. 집수지(集水地) 및 수질 보호 지역의 재정비

식수 확보와 하수 처리는 서로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식수의 약 3 o %

는 지표수(地表水)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침윤작업을 통해 얻어진다. 따라

서 불충분한 하수 처리는 식수 정화 작업에 몇 배나 더 많은 비용을 가져

다 주고, 보건상 위험들을 야기시킨다 .

하수 정화 시설의 미비로 구동독의 강물의 42%, 저수물의 24%는 막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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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기술을 투입해도 더 이상 식수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여러 부문에

있어 동독의 물은 일반 혀드렛물이나 용수(用水)의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

고 있다(부록 Nr. 173-174 rz.림 참조).

구동독 상하수도업체(wAB)의 지지부진한 해체 작업은 식수 공급의 과감

한 재정비 작업, 그리고 하수 처리 시설의 확충 작업에 있어 커다란 장애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소유권 지분을 지방 자치 단체와 이들이 정한 합리

적인 규모의 연합체들에게 이관하는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f

이것이 경제 발전을 상당히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 .

연방 정부와 주정부의 경제 장관들과 환경 장관들은 l99l년 l2월 4일 공

동 성명을 통해 동독 지역의 식수 공급과 하수 처리의 구조적인 발전을 위

한 정치적인 행동 기준과 권고 사항들을 발표했다. 적절한 구조 및 기업 구

상를 갖출 경우 능률상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를

실행으로 옮기는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3.2 하수 처리

서독에서는 주민들의 9o%가 생물학적 정화 시설에 연결되어 있는데 비

해, 동독에서는 그 연결 수준이 36%에 불과했다. 또한 동독에서는 를아져

나오는 산업 폐수의 약 95%가 전혀 정화되지 않거나 아주 불충분한 정도

로 정화되었다. 서독에서는 주민의 92%가 하수도 시설에 연결되어 있었으

나, 동독 주민들의 하수도 연결률은 l99o년 말 기준으로 77%에 불과했다

(부록 Nr. 175 그림 참조).

심각한 수질 오염의 주원인은 폐수를 전혀 정화하지 않거나 또는 정화

시설의 부족으로 충분히 정화하지 않고 방출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과거

구동독의 공업 중심지에 해당한다. l99o년 이후 경제적 .환경적으로 더 이

상 쓸 수 없는 노후한 시설들의 가동을 중단함으로써 어느 정도 오염 부담

이 줄어든 상태이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질 오염부담이 존재하고 있다.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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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특히 농업 부문에서 방출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오염 물질의

침해가 있다(부록 Nr. 176 그림 참조).

하수 처리의 개선을 위해 환경보호 프로그램, 릿동독 부홍" 공동대웅책
t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투자 프로그램 둥의 일환으로 연방 정부는 하수

정화 조치를 위해 l990U - 1992년 기간 중 6U 7,040만 마르크를 지출했

다. 추가로 지방 자치 단체 대부 프로그램에 의한 총 l74억 마르크중 9o억

마르크가 환경 보호 조치에 투자되었는데, 이중 대부분이 바로 수리(水利)

부문에 투입되었다. 그러나 이는 필요한 과제중의 일부를 시작하는데 불과

했다:

지방 자치 단체의 전역에 걸친 하수 처리 기술의 개발. 주민 2,ooo명

이하의 6,ooo개 지방 자치 단체를 위한 하수 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l"b 8,000 킬로미터의 하수도망을 건설해야 하며, 그에 상웅하는 기

술적-생물학적 정화 시설을 설치해야함 .

주민 l만명 이상의 224개 도시(이중 35개 도시는 5만명 이상임)의 경

우 또한 l99l년 5월 2l일 현재 지방 자치 단체 하수 처리에 관한

E u 기준(91/271)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자양물 제거를 포함

한 생물학적 정화 시설을 설치해야 함. 이 기준에 의하면 전체 주민

의 2/3에 대한 정화 시설이 l998년 l2월말까지 신축 내지는 확충되

어야 함.

하수도를 포함한 정화 시설의 설치에만 앞으로 lo년 - l5년간 적어도

l,ooo억 마르크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구

3.3 쓰레기 처리

동독 지역은 또한 새로운 쓰레기 관리 체계를 확충해야 하는 과제를 안

고 있다. 이는 과거 동독의 여러 지역에 산재한 법규에 맞지 않는 처리 시

설, 그리고 Sero-System의 붕괴에 기인한다 .

- J64 .



제5장 경제 . 사회 .환경 통일의 달성

환경 보호라는 요구를 별로 고려하지 않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쓰레기

처리 부문에서도 그 폐해를 가져왔다. 11,000개에 이르는 가정용 쓰레기 처

리장 중 l2o개 처리장만이 제대로된 적치장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l,ooo여개는 통제를 받는 적치장이었으나, 나머지 l만개는 야적장과 같은

적치장로 통상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은채 운 되었다. 처리 시스템의 노후

화와 여러 산업 지역 및 상업 지역에서의 유독성 물질의 소홀한 취급 둥은

심각한 정도의 수많은 수질 오염과 토양 오염을 야기시켰다 출

따라서 신연방주들은 즉시 규정에 맞지 않는 적치장들을 폐쇄하고, 법적

인 기준 및 기술적인 요건을 갖춘 적치장들을 계획한는 작업, 그리고 부분

적으로 이를 새로 설림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l992년말까지 계속 사용되어

진 적치장의 수는 11,000개 이상에서 777개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l995년이

지날 때까지 설림할 적치장은 8o여개에 지나지 않는다(부록 Nr. 177-178

그림/표 참조).

연방 정부는 l99o년 7월 l일부터 총 2U 4,700만 마르크를 지출, 차打개의

쓰레기처리 부문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동독 지역의 경제가 구조적으로 근

본적인 변화를 려고 있는 과정에 있으므로 감시가 필요한 쓰레기가 얼마나

생겨날지 진단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신연방주들은 쓰레기 관리법 제2조 2

항에 따른 특수 쓰레기 처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중기적으로 보아 동독 지역의 경제가 긍정적인 발전을 한다고 볼 때
1

특수 쓰레기의 양은 상당한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3.4 면간경피어 의한 천결적

급수, 하수, 그리고 쓰레기 처리와 같은 부문은 고액의 투자를 필요로 하

므로, 이에 대한 투자는 민간의 재원을 조달하고 해당 인프러스트럭처 시설

의 설립과 운 을 민간에 맡기는 방식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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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 지역의 지방 자치 단체들은 자체적으로는 조직상 .재정상 문제들을

안고 있어 수리 경제 및 쓰레기 관리의 과제들을 실현하는데 있어 민간 경

제를 끌어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민간 참여는 동시9 여리 해결해야 할 과

제들을 안고 있는 지방 자치 단체들의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경쟁을 가능

하게 해 가격 형성에도 긍정적인 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부록

Nr. 175 그림 참조).

튀링엔주 알텐부르크(Altenburg) 시의 경우는 쓰레기 처리에 있어 진정한

경쟁이 어떻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 주었는데, 하나의 운 모

델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같은 처리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l억 마르크에서

5천만 마르크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상당한 비용 절감을 가져다 주었다. 이

렇게 비용 절감이 가능한 이유 중의 하나는 민간 운 업체의 경우 수질 정

화를 미리 확정된 가격으로 보장해야만 하므로 과도한 정화 시설, 또는 전

적으로 운 업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고비용의 정화 시설은 설립하지 않

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때문이다. 저렴한 비용외에도 민간경제에 의한

해결책은 특히 경쟁을 통해 성능이 좋은 환경 부문 인프라스트럭처의 확충

을 촉진하고 이로써 전체적으로는 경제를 부흥시키는데 근본적으로 기여한

다.

그동안 동독 지역에는 점점 더 많은 하수 처리 시설들이 계획되어 있고

또 일부는 이미 건설된 상태이며, 또한 민간 기업들이 시설 운 에 참여하

거나 독자적인 운 업체로 시설운 을 담당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 반대적인 시각도 많이 있다. 따라서 지방 자치 단체

와 하수 처리 단체들에 대해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

71] 0,4 .

민간 경제에 의한 해결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방 환경성은 1991/1992년

중 "동독 지역 민간경제에 의한 쓰레기 처리"를 위한 총 8개의 프로젝트

구상에 참여했다. 동독 지역 각 신연방주들은 적어도 하나의 지방 자치 단

체 또는 하수 처리 단체가 공공 입찰 또는 계약 작성과 관련해 조언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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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받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았다 .

실증적 보고의 형태로 총괄된 결과들이 동독 신연방주의 모든 지방 자치

단체에 보내졌다. 이 보고는 또한 운 모델, 협력 모텔에 관한 모범 계약

들에 의해 보완되었다. 이 실증적 보고에 나타난 실례들은 민간 운 모텔

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이로써 환경 부문의 인프라스트럭처 확충

작업을 촉진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연방, 신연방 주정부, 그리고 경제 단

체들이 제출한 한 보고서에는 환경 부문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민간 경제의

투입 여건을 개선해줄 수 있는 제안들이 총괄적으로 수록되어 있다출

4 . 도시 건설 및 지역 개발

4.l 신연방주의 도시 건설 관련 혁신

4.l.l 통일이전의 상황

구동독의 도시 건설 상황을 보면 심각한 결점들이 내재하고 있었다. 건축

물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5o년 이상이나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동독 지역

의 도시들과 지방 자치 단체들은 도시 건설이라는 면에서 전반적인 재정비

와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재정비 작업은 도시의 전체적인 모습에서

시작하여 가치있는 수많은 건축물들, 주택 지역둥을 포함한다.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조립 방식으로 지어진 신흥 주택 지구 및 인프라스트럭처 시설

또한 시급한 정비를 절요로 한다. 특히 아직 현존하는 역사적인 도심 지역

을 기념물로 보호된 저체 건물들과 더불어 보존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건물

들의 파손을 막는 일이 중요하다 .

4.l.2 도시 건션 혁신의 법적 기초

도시 건축상 필요한 법적인 기초는 통일조약과 더불어 건축법전에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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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특별 규정을 삽입시킴으로써 직접적인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 법규는

구동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고, 도시 건축상의 법규 적용올 상당히 간소

화시켰다. 이는 시급한 건축 투자를 건축법적으로 허용하는 일을 용이하게

해주고, 동시에 규정에 맞는 도시 건설상의 발전을 보장해주는데 도움을 준

다.

특히 강조할만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건축법 제34조, 35조는 도시 설계도에 의하지 않은 건축 계획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는데, 새로운 기획, 개발 계획의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동

독 지역의 지방 자치 단체들이 건축법 제34조, 35조에서 허용하는 재량권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간단한 정관을 통해 특정한 투자가의 구

체적인 건축 계획에 대해 건축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출

. 부지 이용 계획을 마련하기 이전에 미리 설계도를 작성할 수 있는

가능성 이 확대됨 .

부지의 일부만을 이용하기 위한 계획 수립 가능성이 생겨남. 이는 지

방 자치 단체가 예비중인 건축 실행 계획을 마련할 때,도시 개발이

라는 면에서 일정한 지역이 계획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특히 중요한

경우 지방 자치 단체가 그 지역의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임.

도시건설계약을 지방 자치 단체의 둥가(等價)적인 행동 형태로 맺을

수 있도록 함準

신연방주들에서는 서독의 모범적인 건축 법규에 상응하는 단일한 건축

법규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투자가들은 신연방주의 건축 법규에 들어 있

는 특수한 절차 같은 것을 달리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된다
.

통일조약이 의결된 직후 연방 정부는 신연방주들을 대상으로 지방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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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를 위한 실무 중심의 행정 지원을 제공했다. 이중 강조할 만한 것으로

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이미 l99o년초 신연방주의 모든 지방 자치단체들에 발령이 된 건축

법 공동 도입령 .

- 건축 법규 및 건축 기술 규정의 공동 도입령

. 건축법에서 현안이 되는 개별 문제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지침들

이와 아울러 시장들이나 지방 자치 단체, 광역 단체의 행정 기관 직원들

을대상으로 건축실행 계획과 건축 허가에 관한문제를 교육하고 실행상의

결점들을 철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동독 지역에 있어서의 건축법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전 지역에 걸쳐 실행하 다
촐

l993년 5월 l일 투자 완화 및 주택 건축 부지법이 발효됨에 따라 동독

지역에 대한새로운 완화조치들이 도입되었는데, 이과정에서 법제 단일화

라는 목적이 고려되었다. 도시 건설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동 법의 핵심은

도시 건축과 관련한 계획법 및 계획의 허가에 있어서 신속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같은 예로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특히 주민들의 시급한 거주 수요가 있는 지역에 있어 건축 설계의

촉진에 관한규정을 담고 있는건축법전에 대한조치법이 l997년 말

까지로 연장됨. 이 조치법은 신연방주의 경우에는 처음으로 적용되

는 것임.

신연방주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도시 건설 관련 정관들이 허가없이

마련되고, 추가적인 면제가능성 및사전허가가능성이 주어지며, 허

가기간이 단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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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는 l99l년 6월 2o일 국회 및 정부 소재지에 관한 연방 하원의

결의를 기초로 특별 조치들을 도입했다
.

4.l.3 도시 건설 관련 조치

연방 정부는 동독 지역의 도시들과 지방 자치 단체들의 보존과 혁신을

위해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연방 정부는 l990U - 1993년 기간중 이

를 위해 총 4o억 마르크를 지출했다. 주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들이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들에 지출한 보충 재원까지 합하면 84억 마르

크의 재원이 제공되었다. 이와 관련한 세부 항목과 재원의 규모는 부록에

잘 나타나 있는데(Nr. 179), 중요한 프로그램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

다.

옛 건물의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l99o년 상반기에 시작된

도시재정비 웅급 프로그램 (Sofortprogramm)을 속행하면서 연방 정부는

l99l년부터 도시 건설 관련 재정비 및 개발 조치를 지원해오고 있다. 웅급

프로그램은 2,5oo개 이상의 지방 자치 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이었는데, 시급

한 건물 안전 조치나 도시 건설 관련 인프라스트럭처 조치들에 대한 지원

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졌다
.

"도시 건설 관련 재정비 및 개발 조치"라는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조사

및 재정비 지역으로 확정된 지역의 건물과 도시 구역을 보존하고 혁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46o개 이상의 지방 자치 단체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

다. l993년에는 이 프로그램의 테두리내에서 주택 지구 개발을 위한 도시

건설 관련 개발 조치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는 가능한

한 단기간내에 새로운 주택 건축 지구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

이다.

l99o년부터 또 다른 프로그램이 실시되어 동독 지역 i9개 시와 지방 자

치 단체들에 있어 도시 건설 관련 시범 사업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릿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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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조치를 통해 신속히 구체적인 징후들이 나타날 수 있었다: 즉 시범 사

업들은 도시 개발의 "학습장"이자 동기 부석의 기능을 하면서 동독 지역

다른 도시들에 대한 연방의 지원 정책 실행을 위한 사례이자 종합적인 경

험 케이스가 되고 있다
會

동독 지역에 산재한 방대한 규모의 역사적인 건축물들에 대해 l99l년에

처음으로 도시 건설 관련기념물 보호 프로그램이 마련되었고, 이프로그램

에 의해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 원형을 지년 역사적인 도심지역들이 도시

건설로 인한 위협에서 안전하게 보존되고 있다.

그동안 lo5개 도시가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었다. 도시들의 선정 기준

은 무엇보다 그 도시가 계속되는 손상을 피하고 도시 건설상의 동일성을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가 하는 점이었다
等

도시 재정비나 상업지구의 신축은 일반적으로 도시 건설 계획(부지 이용

법,도시설계도, 도시 건설 구획 계획)을 기초로 해서만 가능했다. 이에 따

라 연방 정부는 l991 (d, 1992년중 동독 지역도시들이 도시 건설 관련 계획

을 수림하는 일을 지원해 주었다. 즉 연방 정부는 각 도시들이 연방의 재정

지원을 받아 일반 설계사무소에 수주를 주도록 하 다. 그리고 이같은 수

주는 주로 동독 지역에 새로 설립된 설계 사무소나 건축 사무소에 분배했

다.%-6,000개 이상의 도시 건설 관련 계획과 정관들에 대해 지원이 이루

어졌는데, 이과정에서 지방자치 단체들은 특히부분-부지 이용 계획과 도

시 설계도에 관심을 집중했다 .

l993년 도시 건설 관련 계획 작업에 대한 지원은 새로운 주택 지구의 단

기적 개발을 취급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 대체된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동독 지역에 있어 기존의 상업 부지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동독 부흥

의 중요한 장애가 되고 있는 주택 부지의 부족 현상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

된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특히 산업 휴한지(休開地)나 군사 부지를 주택

신축을 위한 부지로 전환하는 작업을 지원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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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l993년 도시 건설과 관련한 거대한 신축 지역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 마련되었는데, 이를 통해 이른바 조립식 주택 지구에 대한 개

선 작업이 시급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주택 건축 지원의 테두리 내에서 주택 현대화 및 보존 지

원에 의해 보완되고 있는데, 특히 독일 부흥은행(Kfw)은 연대 협약에 따라

조립식 주택들의 재정비를 위한 저리의 응자금 형태로 loo억 마르크를 대

부할 예정이다 .

도시 건설 측면에서 낙후된 동독 지역 도시들과 지방 자치 단체들이 도

시 건설 지원에 있어 우선권을 갖는다. 인프라스트럭처의 개선을 포함한 도

시 및 지방 자치 단체의 혁신 작업은 그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제이다 .

반면 서독 지역에서는 빠듯한 예산 사정때문에 도시 건설 장려 작업이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率

4.l.4 도시 건설 관련 연구 및 자문

통일 후 수많은 전문가 모임과 학술회의에서는 연방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동독 지역에 있어 도시 건설상의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디에

우선권을 두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주제의 하나 다. 건축법전의 법적인

장치들, 토지 경제 차원의 장치들과 조치들 외에도 특히 도시 건설 과제에

대한 재원 조달과 지원이 문제가 되었다 .

릿실험적 주택 건설 및 도시 건설"이라는 연구 프로그램 테두리내에서 연

방 정부는 한 연구에 참여했는데, 이 연구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을 근거로

연방차원의 주택 건설과 도시 건설 과제들을 위한 새로운 지식들을 제공해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획득된 결과들은 연방의 주택 건설 및 도시 건설

정책에 찰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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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 프로그램에서는 특히 동독 지역의 특수한 문제들을 고려한 다음

과 같은 주제들이 설정되었다:

- 도시 건설과 관련 대 신축 지역의 개발

- 비용 및 부지 절약적인 건축

. 도시 건설 관련 혁신

. 초지역적인 실천 구상 속에서 도시 건설 사업

. 상린(相隣) 관계 정착 2ooo

. 군사 시설물의 용도 전환을 통한 도시 건설 가능성

- 도시 혁신 과제에 대한 새로운 재원 조달 방안의 모색

- 도시 건설과 경제

. 도시 건설과 교통

연방 정부는 학술자문회의의 권고들을 계속 실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소

재 주정부들과 공동으로 과거 구동독의 건축 연구소 및 학술 연구소들을

개편하여 4개의 연구소를 새로 설립했다. 이 연구소들의 재원 조달은 연방

과 주정부 공동의 연구 지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

신설된 4대 연구소는 드레스덴 소재 "환경보호지역 개발 연구소", 라이프

찌히 소재 "지리 연구소計, 브란덴부르크 소재 "지역 개발 및 구조 계획 연

구소", 베를린 소재 "건축물 보존 및 현대화 연구소"를 가리킨다 출

4.2 지역 개발 정첵의 진로 설정

독일 통일, 유럽 통합의 가속화, 고리고 동구의 개방으로 말미암아 독일

연방 공화국이 처한 지역적인 여건은 근본적인 변화를 려었다. 지역개발법

(Raumordnungsgesetz)에 공식화되어 있는 바 모든 지역에 동등한 생활 수

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대의(大意)는 동서독 양지역간에 극복되어야 할 지

역적, 인구구성적인 면에서의 커다란 블평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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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고도의 정치적 우선권을 가지는 장기적인 정치적 과제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제시해 준다. 아울러 동독 지역의 지역정책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연방 지역 정책 또는 주차원의 지역 정책의 새로운 해결책과 진로

의 모색이 요구된다
準

기본법에 확정된 권한 분할 원칙에 따라 지역정책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전반적인 것을 총괄하는 중앙 계획 기관이 없다. 이에 따라 독

일의 지역 정책은 분권화되어 있으며, 연방은 기본법 역에서 단지 범주

설정의 권한만 갖고 있다. 그러나 연방은 수많은 전문 계획들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큰 비중을 갖고 있다. 주정부들은 주차원 또는

지역 차원의 계획들을 입안하는데 있어 전지역에 걸쳐 지역 개발의 다양한

기능을 인지하고, 정선(精選)된 지역 구조 및 거주 구조가 생겨나도록 배려

하는 의무를 진다. 그동안 동독 지역에는 효출적인 주계획 및 지역 계획의

확충을 위한 법적인 기초가 마련되었다. 최초의 주개발 계획과 프로그램들

이 이미 제시되어 있다
燎

동독 지역은 서독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지역 구조나 거주 구조가 아주

특이한 형태로 발전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조건지워진 것이기도 하며 과

거 중앙집중식 계획 경제의 시행 과정에서 더욱 확고해진 것이기도 하다
.

한편 이같은 특수성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것들로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 도시와 시골간의 현저한 격차

. 거주 구조에 있어 뚜랫한 남-북 격차

. 중심 지역망의 형성 미비와 상대적으로 적은 크기의 지방 자치 단체

들

따라서 동독 지역은 주택, 작업장, 인프라스트럭처, 환경 여건등의 지역적

분배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큰 변화를 필요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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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당초의 여건을 감안할 때 l992년 연방 지역개발, 건축, 도시 건설

성이 입안하고 지역 개발 장관회의에서 함께 만들어 낸 지역 개발 정책의

방향 설정은 통일 독일의 향후의 지역 구조 및 거주 구조에 대한 전망, 진

로, 전략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

향후 독일 지역 개발의 일반적인 사상은 효출적인 도시망을 갖춘 지방분

권식 집중의 원리이다. 지역 개발 정책의 방향 설정은 그 출발 단계에 있어

서는 구서독에서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지방분권식의 지역 구조 및 거주

구조를 중요한 입지상의 잇점으로 평가했다. 지역 개발 정책의 방향 설정에

있어 도시망의 확충이라는 출발점이 설정되고, 동서독 지역에 또 다른 여러

개의 중심 시스템을 확충한다는 미래적인 진로가 설정되었다 주

베를린을 제외한 . 아마도 라이프찌히와 드레스덴도 - 동독 지역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특별한 개발 수요를 지닌 도시망들이 존재한다. 이들 도시

지역들은 계속 상호 연결을 이루고 이로써 그 매력을 중대시킴으로써 동독

지역 부흥을 위한 의식적인 지역 개발 정책의 전략을 제시해주고 있다. 지

역 개발 정책의 방향 설정을 보면 무엇보다 다음에 열거하는 도시망들이

개발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 도시망들의 다수는 또한 동

서독 경계 지역에 위치하고 독일 내부의 경계를 통과한다는 점에서도 중요

한 의미를 지닌다:

- 한자(Hansa) 도시망 (브레멘, 함부르크, 킬, 뤼벡, 슈베린, 비스마르
1

로스톡, 슈트랄준트, 그라이프스발트)

도시망 하노버 ,브라운슈바이크, 막데부르크, 브란덴부르크, 포츠담,베

를린, 오데르 강변의 프랑크푸르트

브란린부르크/대(大)베를린 지역 도시망(이른바 "제 3의 반지"지역 )

도시망 엘베강 상류의 드레스빈, 헴니츠, 조비카우 그리고 플라우엔

과 호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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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링엔 지역의 도시망(게라, 예나, 바이마르, 에어푸르트, 아이제나흐
t

여기에 바드 헤르스펠트, 풀다, 카셀을 연결)

vl- 노동법 관련 제도의 개편

l. 임금협약 자출권 및 근로 조건 .

l_l 통일 이전의 상황

과거동독의 노동법 제도에는 단체노동권, 즉 결사(結社)의 자유, 임금협

약의 자율권, 노동 쟁의권이라는 것이 없었다. 노동조합들은 국가행정의 일

부 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노동자들의 이익 단체가 아니었다. 생산수단

의사적소유가 부재했으므로 몇몇 개별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에 종속되

지않은사용주는 없었다. 게다가 구동독 노동법전의 법규에 따르면 임금의

확정은 동독 각의와 '자유 독일 노조 연합(Freier Deutscher G e w e r k -

schaftsbund)' 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었다. 따라서 이른바 임금이라는

것이결국국가에 의해중앙에서 결정되었다. 독일기본법 제9조3항에 N ]

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노동쟁의도 구동독 노동법에는 부재했는데, 이는

사회주의에서는 국가의 이해와 노동자들의 이해가 결코 상충할 수 없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임금협약의 자율권 같은 것은논의의 대상

이 될 수 없었다 .

l.2 근 로 조건의 자율적 교섭을 위한 법적-제도적 석건 조성

전체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경직된 계획경제 체제로부터 사회적 시장 경 .

제체제로의 이행이 시작되었는데, 이는경제 질서의 완전한 변화는 물 른 노

동법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이같은 변화에 있어 핵심적인 것은 노동 조건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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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이같은 노력에 있어 특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

할을 한 것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 결사의 자유로서의 한

요소로서 노동법에 특히 중요한 것은 임금협악치 자율권으로, 이는 결사체

들에게 임금, 봉급, 기타 노동조건들을 독림적으로 그리고 국가의 간섭없이

임금협약을 통해 확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준다 零

물론 통일 당시에만 해도 구동독에는 제기능을 갖춘 임금협상 당사자란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즉 사용자 단체가 부재했다. '자유 독일 노련
t

(FDGB)은 국가 기관으로 노동자들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당시

구동독에서 통용된 법률 조문에 따르면 막 형성중이던 근로자 단체들에 비

해 지나치게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따라서 구동독에는 무엇보다 동

둥한 권리하에 임금 협상이 이루어지려면 임금 협상 능력을 갖춘 조직들이

형성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어야 했다.

'국가조약(Staatsvertrag)' 과 더불어 사회적 시장경제에 있어 중요한 요

건이 되는 노동법적인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 조약에 의하면 구동독은 l99o

년 7월 l일을 효력 발생 기점으로 서독의 단체 노동권을 받아들여야 할 의

무를 갖게 되었다. 국가조약 제l7조는 특히 결사의 자유, 임급협약의 자율

권, 노동쟁의권이 전독일에 걸쳐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국가조약에 나타난 의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l99o년 6월 2l일에는

동년 7월 l일부터 효력을 갖는 이른바 임급 협약법에 관한 "외곽법(外廓法:

Mantelgesetz)"이 공표되었는데, 이 임급협약법은 물른 새로운 임금 협약을

체결할 때까지는 둥록된 임금협약 및 단체 협약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지침

을 담고 있었다. '통일조약'에 의해 l99o년 7월 l일 이전에 둥록된 합리화

보호협약 (Rationalisierungsschutzabkommen)도 부수적인 결과를 수반하지

않고 l99o년 l2월 3l자로 효력을 상실한다는 새로운 지침이 주가되었다 會

통일 과정의 진전과 더불어 '자유 독일 노련'은 물론 구동독의 노동조합

들도 해체되었다. 동시에 서독의 노동조합들이 그 조직의 범위를 동독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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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까지 확대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사용자 단체들에도 이에 상응하는 변

화들이 있었고, 이에 따라 신연방주에는 수많은 업종별 단체들과 주단위의

단체들이 설림되었다.

l-3 협약어 의한 근로조건의 발전

이미 화폐, 경제 및 사회 통합이 실시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사용자단

체들, 개별 고용주들과 노동 조합들간에는 임금 협약의 체결이 시작되었는

데,그 수는 l992년말 기준으로 약 5천건이나 되었다. 현재 서독 지역에서

임금 협약에 의해 커버되는 거의 모든 경제 부문 및 서비스업 부문에 대해

서는 동독 지역에도 완벽한 "임금협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임금 협상 당사

자들의 대부분은 서독의 우수한 임금 구조를 수용함으로써 구동독의 단체

협약을 대체했다 .

그러나 동독 경제는 아직 효율성이 낮은 수준에 있어 임금협약에 의해

규정되어지는 임금과 봉급, 그리고 기타 근로 조건 둥이 아직은 서독 수준

으 로 조정될 수는 없었다. 동독지역 근로자들에 대한 평균적인 기본 보수는

i99i년말에는 서독 임금협약의 6o% 으나 l992년말에는 7 3 % 수준으로 늘

어났으며, l993년에는 이를 더욱 조정하는 방향으로 협약이 체결되었다출 Z L

러나 실질 소득은 임금 협약에서 정해진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휴가

비, 연말 상여금 또는 재산에 향을 주는 기타 급부와 같은 임금협약에 따

라 정해지는 추가급부들도 아직은 서독 수준으로 조정될 수 없었기 때문이

다.

게다가 서독 지역에는 - 공공 부문을 제외한 . 거의 모든 부문에서 실질

임금(Effektivlohn)io)이 임금요율에 의한 임금(Tahflohn)보다 일부는 상당

히 높은 편이었는데 비해, 동독 지역에서는 임금협약에 의한 근로상황의 경

우 실질임금이 요출에 의한 임금과 대체로 상웅했다. 따라서 동독 지역의

io) 역주: 임금 협약에 의한 임금(Tariflohn)과 구분해서 사용되는 실질임금

(Effektivlohn)이 란 그때 그때의 화페의 구매력을 감안한 임금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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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노동보수는 l992년의 경우 평균적으로 서독의 63% 수준이었다 燎

임금 협약에 의한 기타 근로 조건에 있어 또 다른 차이는 주당 노동시간

과 휴가 기간이 있다. l992년 서독 지역의 주당 노동시간은 38시간, 동독

지역은 4o시간이었고, 휴가 기간은 서독지역이 평균 29일, 동독 지역이 평

균 27일 이었다 .

이외에도 임금 협상 당사자들은 재산형성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급부

에 관한 협약 가능성을 활용했다. l99l년 l월 l일부터 동독지역에 발효된

재산형성법에 따라 l992년말까지 동독 지역에서는 임금협약의 대상이 된

근로자들의 약 55%에 대해 재산 형성에 효과적인 급부들에 대한 요율 협

약이 체결되었다 .

2 . 해고 보호

사회주의적 국가 질서와 경제 질서, 그리고 이에 따른 "노동의 권리" -

이는 물론 노동의 의무에 대치되는 개념이기도 함 . 에 따라 구동독에서는

사업체의 모든 해고 조치(무기한 해고는 예외)가 다음의 조건, 즉 그 근로

자에게 현재의 직장 또는 다른 직장에서 기대할만한 일자리가 제공되어 있

는데 그 근로자가 이같은 제안을 거부하는 조건하에서만 법적인 효력을 갖

는다. 예를 들면 질병때문에 일을 하지 않거나 특정한 그룹의 해고에 대해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해고를 금지하는 이 규정은 사업체의 측면에

서 보면 해고라는 것이 절대적인 예외 사항이 되도록 만들었다 .

한편 이같은 실질적신 해고 금지는 작업장간의 노동력의 이동 부족, 구조

변화의 장애를 초래했으며, 이는 결국 모든 사람들의 복지와 소득에 손실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그러나 l99o년 7월 l일부터 화폐, 경제 및 사회 통합의 도입과 더불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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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주의 체제에 의해조건지워진 거의완벽한 구동독의 해고보호는 근본적

으로사회적 시장.경제의 원칙을 가진서독에서 통용되던 해고보호법 에 의

해대체되었를. 이제사용자측은 긴급한 작업장의 사정이나 근로자의 인격

또 는 태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聲

구서독에서 노무직 근로자들과 사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법적해고 기한

이차이가 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었는데, 이제 l99o년 7월 l

일부터는 동독지역에서도 새로운 노동법 법규에 따라구서독의 노무직 근

로자들에 대해 적용되는 것과같은 단일한 해고 기한이 규정되었다(노동법

전제55조). 개정된 노동법은 또한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련

의특별한 해고규정을 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생후 l년 이하의 아이를 가

진어머니 또는 아버지, 아이가 3세때까지 휴직을 요구할 수 있는 어머니 f

생후 3년까지 아이들을 혼자 양육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정들이 그와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이과도기 규정들은 그동안 대부분 만기가 되.었다零

l99o년 lo월 3일 이후 동독 지역에는 법적 해고 기한에 관한 특별규정

(노동법 55조)이 계속 적용되어왔다. 이와 더불어 연방 헌법재판소가 요구

한바 서독지역의 법적 해고기한과 관련한 개정규정이 마련되었고, 아울어

동서독 양 지역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기한이 단일화되었다 출

경제체제가 근본적인 변혁을 겪고 있는 동독 지역의 근로자들에 대해 중

요한 장치인 효과적인 해고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기능을 갖춘 노동

재판소의 신속한 확충이 중요하다(제 3U-, V 2.1과 v 4.l 참조할 것).

3 . 노 동 보 호

구동독의 노동 보호 시스템은 그 조직과 권한 설정에 있어 서독의 것과

큰 차이가 있었다. 구동독에서는 전체 국가의 책임이 노동 관할과 보건 관

할로 나누어졌다. 노동조합들은 노동 보호 규정들의 실행을 감독하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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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안고 있있다. 결국 많은 수의 업종별 노동보호기관들이 있었는데, 이 기

관들은 연구기관으로서의 활동을 하는데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실

질적인 노동 보호의 과제를 실현하는데 참여했다. 그러나 법제화 및 조직면

에서 매우 인상적인 이 시스템은 구동독의 정치적 .경제적 여건하에서는

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있다. 수십년간 설비투자를 전혀 실시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정도로 이루어져 생산 시설은 노후화되었다. 여러 자료들을 보면

많은 작업장의 경우 실질적인 노동 보호 수준은 만족스러운 것이 아님었음

을 알 수 있다
.

'통일조약'과 더불어 노동 보호 부문에서도 서독의 법규와 제도들이 동

독지역에 적용되었다. 이외에도 연방 노동 사회성은 l99l년 l월 l일부로 베

를린에 연방 산업의학청 (Bundesanstalt fur Arbeitsmedizin)을 설림했다. 이

로써 독일에서는 처음으로 산업 의학 부문에서 제기능올 갖춘 연방 차원의

기관이 발족했다. 아울러 드레스덴에는 도르트문트 소재 연방 산업의학청의

새로운 부서가 설림되어 도르트문트 소재 동 기관의 과제를 보완해주고 특

히 신연방주 지역의 노동 보호 문제를 다루도록 되어 있다출

통일조약의 발효와 더불어 동독 지역에서 서독의 지원하에 서독을 모텔

로 한 노동보호기관들이 설림되었다. 법적인 상해보험 담당 기관들이 신연

방주 지역에까지 그 활동을 확대했다. 구동독 산업안전 및 작업장 의사들이

신연방주 지역에서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미 통일조약에

의해 그리고 B M A (연방 노동성)과 유관기관들의 특별한 합의에 따라 예방

적 조치들이 강구되었다. 이들 구동독의 전문 인력들의 적응을 위해 재교육

을 시키는 것이 그 한 예인데, 법적 상해보험의 담당 기관들은 현재 많은

수의 구동독 출신 동료들을 재교육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

노동 보호 부문에 있어서도 신연방주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기관들이 현

재의 과도기를 벗어나 새로운 법을 자림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에 이르기까

지는 아마도 얼마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한편 작업장들이 대폭적인 구조

조정을 겪고 있는 현단계에서는 현대적인 작업장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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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노동보호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4. 근로자의 참여권 보장

4.l 기업 헌장

구동독에서는 작업장 수준에서의 근로자의 이익 대변은 법적으로 보장된

노조들의 단독적인 이익 대표권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이것은 물론 사업장

에서 노동조합으로 조직화된 구성원들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었음을 의미

한다. 그러나 이 노동조합들은 당과 국가와 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 불신

의 대상이 되었다 燎

변혁의 시기에 가능한한 신속하게 구동독의 작업장에 현존하는 작업장

노동조합 지도부를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근로자들의 대표 단체로 대체한다

는 목적하에 국가조약은 l972년 제정된 서독의 기업 헌장(Betriebs-

verfassungsgesetz)을 l99o년 7월 l일부터 동독 지역에 적용할 것을 규정하

고 있다. l99o년 6월 3o일까지 예비적인 경 협의회 선출 작업이 있었다 출

추가로 l99o년 lo월 3일까지 민주적인 원칙에 따른 간소화된 선거 절차가

허용되어, 각 작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근로자 대표체를 단기간내에 선출하는 것이 가능해졌었다. 게다가 통일조약

과 더불어 대변인 위원회법이 신연방주 지역에도 확대 .적용되었다 .

국가에 의해 설치된 자유 독일 노련(FDGB)의 단독 대표권을 민주적이 고

합법적인 근로자 대표체를 갖춘 경 협의회 체제(Befriebsratesystem)로 전

환하는 작업이 동독 지역 전역에 걸쳐 별 무리없이 진행되었다. 이제 동른

지역의 경 협의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참여권의 범위안에서 독림적으로

그리고 각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기업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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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독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되어 온 이 제도가 동독 지역에서는

문제들을 야기시키거나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또한 시행되었다:

. 연방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노동조합들이 시행하는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동독 지역의 현지 근로자들이 새로운 경 참

여 규정을 숙지하도록 함. 이를 위해 연방 정부는 l993년 7월 3l일

까지 5천여개의 교육행사에 대해 약 5,9oo만 마르크를 지원했음 출

신탁청 산하 기업의 분리에 관한 법(SpTrUG)이 기업 헌장적인 의미

에서 보장됨. 기업의 분리가 사업체의 분리와 연결되어 있고 이에

따라 경 협의회의 임기도 종결되는 경우 이의 향을 받는 근로자

들의 이익을 계속 대변할 수 있도록 경 위원회에 최고 3개월 기간

의 과도기 위임권을 부여함(신탁청 산하기업 분리에 관한 법 l 3 &

참조).

기업 재정비, 민 화, 가동 중단의 경우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해고에

대해 사회적인 측면 지원이 있었음. 연방 정부의 지원하에 신탁청과

노동 조합들간의 합의에 따라 다음의 원칙, 즉 "기업이 재정부족으

로 경 상의 변화가 초래될 경우에는 어떤 사회적 보장도 없다"는

원칙이 동독 지역에서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일반화되는 것

을 막을 수 있었음. 신탁청과 노동조합들간의 합의는 신탁청 산하기

업의 경우 해당 기업이 사회 보장을 할만한 충분한 재정을 갖추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모든 근로자들은 실현가능한 사회적 요구를 획

득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따라서 신탁청이 제시한 사회 보

장 규모를 분배하는 작업은 전적으로 경 당사자들간에 위임되었

음. 고용 기간, 연령, 사회적 상황, 그리고 기타 요인들을 고려하여

경 당사자들은 분배와 관련 이성적이고 각 기업체에 특수한 규정

들을 마련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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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업의 공동 결정 (Untemehmensmitbestimmung)

과거 구동독에서는 기업 조직에 대한 공동 결정(경 참여)은 전혀 알려지

지 않은 것이었다. 기업 차원에서의 근로자의 찰여는 기껏해야 계획 설정에

있어서 기업의 참여라는 범위내에서 기업 노조지도부의 공동 발의권의 형

태로만 보장되어 있었다 출

l99o년 초부터 기업 차원에서 공동 결정의 형태들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

도들이 있었다. 언급할 만한 것들로는 l99o년 l월 25일의 합작 규정

(JV-Verordnung), 1990년 l월 7일의 민간 기업의 창업 및 활동에 관한 법
)

그리고 l99o년 3월 l일의 콤비나트 및 인민 소유 기업의 주식회사 및 유한

회사로의 전환에 관한 법률둥이 있다출

사회적 시장 경제에서는 공동 결정은 근로자들과 기업간의 이해 조정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l99o년 5월 l8일자의 화페
)

경제 및 사회 통합을 위한 국가조약에는 l95l년 광업-공동결정법, l956년

의 공동 결정 보완법, l976년의 공동 결정법, l972년의 기업 헌장을 동독

지역에 효력을 갖도록 하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법률의 효력 발생에 필요한 기본적인 구조가

미비되어 있었다. 근로자와 기업의 이해라는 면에서 감독위원회(이사회)의

활동을 과감하게 도입하는 작업을 할 수 있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는 선거

절차 대신에 감독위원회 구성원들이 우선은 주식법(AktG) 제lo4조에 따라

사법적인 배정의 과정을 거쳐 대체로 결정되었다 .

신연방주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l5개의 기업들에는 광업-

공동결정이 도입되었고, 67개 기업에들에는 l976년의 공동결정법에 따른 공

동결정이 도입되었다. l952년의 기업헌장법에 따른 l/3.참여를 도입한 동독

기업은 l45개 기업이다(l993년 2월 2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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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노동 시장의 발전

신연방주의 노동 시장의 발전은 동독 경제가 겪고 있는 근본적인 구조

위기를 반 해 준다. 이같은 구조 위기에 대해서는 이 책의 다른 부분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는데, 예를 들면 생산 구조의 노후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생산품, 패곡된 가격 구조같은 것을 들 수 있다딘

i989년에만해도 구동독에는 평균 99o만명이 취업을 한 상태 으나? l992

년에 총 취업자수는 63o만명으로 줄어들었다. l99l년에는 l7o만명이 직장을

잃는둥 취업자수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고용감축

의 속도가 둔화되었다 會

한편 동독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도 줄어들었다. l989년말 동독지역

에는 구동독 정부와 베트남, 폴란드, 모잠비크, 앙골라 정부간의 협약에 의

해 l2"1- 8,650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었으나 t l992년말까지 이들 계약

근로자들의 9o%가 조기에 귀국했다 출

고용 감축과 더불어 동독 지역에서는 실업자의 수도 증가를 보 는데, U L

러나 그 수는 고용감축의 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부록 Nr. 180 표

참조). 1990년 6월말, 즉 화폐, 경제 및 사회 통합이 도입되기 직전 동독 지

역의 등록 실업자는 l4"b 2,000명이었는데, 화폐, 경제 및 사회 통합이 도입

된지 6개월이 지난 l99o년말에는 실업자수는 67"1- 2,000명으로 약 5o만명이

더 늘어났다가, 단축노동자-특별 규정이 만료된 l992년초에는 l3o만명으로

늘어났다 燎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수단을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실업자수의 계

속적인 증가는 어느 정도 억제될 수 있었다. l993년 7월중 동독 지역의 실

업출은 l5.3%로 서독 지역의 7.5%에 비하면 두배나 높은 편이다 .

이같은 실업율의 증가로 타격을 입은 계층은 무엇보다 여성들이다. l99o

년만해도 실업자수에서 여성근로자들이 48.7%(6"1'9,000명 )를 차지했으나 t

. J s 5 .



제5장 경제 .사회 .환경 통일의 달성 % . . % A a s u t u

이 비율은 꾸준히 중가해 l992년 lo월에는 64.9%에 이르렸고, l993년 7월

에는 전체 실업자의 64.4%를 차지했다. 실업율의 면에서 보면 i993년 동독

지역의 여성 실업출은 2l.5%로 남성 실업율(兆%)에 비해 두배 이상이나

된다. 여성 실업율이 이같이 높은 이유는 첫째, 전통적으로 여성 고용비출

이 높은 업종들이나 직업들이 특히 구조 조정을 겪고 있으며, 둘째는 여성

들의 경우는 종종 가정에서의 지위로 인한 기동성의 결여로 다른 직장(서

독지역 소재 직장 포함)을 얻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실업상태를 공간적으로

응통성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辱

l989*d-1992년간 약 36o만명이 직장을 잃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실업율의 증가는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완화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는 한편으로는 서독 지역으로의 이주와 통근 노동에 의한 것이다. l989년

이후 신연방주의 노동상황은 약 loo만명의 취업 가능 인구가 서독으로 이

주하거나 통근 노동올 함으로써 상당히 해소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동독 지

역에는 아직은 충분한 수는 아니지만 새로운 직장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

이같은 맥락에서 볼 때 동독 지역에서 l992년중 정상적인 장기 직장에 대

한 직업 소개가 l9刻년보다 중가했다는 점은 동독 지역 노동시장의 발전올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게다가 다양한 수단을 집중적으

로 투입하는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은 동독 지역의 고용감축올 상당히

억제하는 방향으로 기여했다
출

6 . 노동시장정책과 실업 보험을 통한 사회문제의 완화

노동시장 정책은 처음부터 신연방주의 체제 변혁 과정을 사회적으로 측

면 지원해왔다. 이미 구동독에는 l99o년 7월 l일 화폐, 경제 및 사회 통합

과 더불어 효력을 갖게 된 고용촉진법 (Arbeitsfoderungsgesetz)의 도입과

더불어 서독에서 그 효력을 입증받은 모든 적극적인 노동 정책 수단들이

도입되었고, 이는 또한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상황을 고려한 특별 규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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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보완되었다 출

l993년 lo월 이후부터는 뉘렌베르크 소재 연방 노동청이 산하 노동 관청

들과 더불어 고용측진법에 의한 노동시장정책 수단들의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 신연방주의 체제 변화와 관련 동 기관의 임무로는 무엇보다 직업 상

담과 직장 및 직업훈련자리의 중개 다. l992년 동독 지역의 노동관청들은

66"J- 1,930개의 일자리를 중개했다
會

이외에도 근로자들과 고용주들은 연방 노동청의 일련의 또 다른 서비스

들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그중 일부는 기석금 의무가 있는 고용을 전제로

한 것이다 .

이 서비스는 한편으로는 개별 근로자들에게 실직의 결과에 대해 경제적

인 보장을 해 주는 것으로 특히 임금 보출금인 실업수당 및 실업보조금을

들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고용촉진조치는 실업을 억제하거나(예를

들면 단축노동자 보조금) 이미 존재하는 실업을 제거하는(예를 들면 고용창

출조치 (ABM))것을 목표로 했다
會

특히 단축노동자 보조금이라는 유리한 특별 규정을 통해 경제 변혁의 초

기 단계에서 고용 감축올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지연시킬 수 있었다. 급격

히 변화된 수요상황에 타격을 입은 업체들은 고용 조정을 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즉 기업들은 계획적으로 보다 안전한 상태에

서 향후의 인력 수준에 관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었다
출

l99l년 l2월 3l일까지 연방 노동청은 동독 지역의 해고 보호를 위해 해

당 근로자의 단축조업으로 일자리가 보존되는 것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라

도 단축노동자 보조를을 지불할 수 있었다. 보통 단축조업시간에 대해 실업

수당에 해당하는 이 단축 노동자 보조금은 임금 협약이나 기업 규정에 의

해 단축된 근로보상의 9o%까지 축적될 수 있었다. 게다가 근로자들은 연방

노동청으로부터 연금 보험 납부금과 의료 보험 납부금에 대한 보조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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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l990'd-1991년 기간중 단축 노동자 보조금 수혜자들의 수를 보면 이 특

별 규정이 고용감축을 억제하는데 얼마나 중요했는가가 분명히 드러난다
주

이미 화폐, 경제 및 사회 통합 이후 첫 두달 동안 단축 노동자의 수는 l 5 o

만명에 이르렀고, l99l년 4월에는 2oo만명을 넘어섬으로써 최고를 기록했

다. 단축 노동자-특별 규정이 만기되기 직전인 l99l년 l2월 3l일에는 Z L

수는 loo만으로 줄어들었고, l992년 초에는 약 5o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출

l993년 7월 현재에는 l5"b 5,000명의 단축 노동자가 있다
.

한편 동독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바 조기 퇴직에 관한 규정도 동독 지역

의노동시장 상황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긴장절 노동시장 상황

하에서 고연령층의 근로자들을 통합하는 작업은 극도로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고연령층의 인력올 감축함으로써 이들 고연령층올 오히려 장기적인

실업상태에서 면하게 해준다. 전체 경제적인 면에서 보아도 일자리가 급격

히 부족한 경우에는 보다 젊은 층의 근로자들을 노동 과정에 투입하여 능

력과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l99o년 2월부터 시행되던 구동독의 조기 퇴직 규정을 통일조약에 의거

대체한 노인과도기 연금(Altersubergangsgeld)은 55세가 지나서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신청에 의해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지금까지의 평군 순봉급의

6 5 % 정도이며, 가능한 가장 빠른 연금 수령시까지 최고 5년까지 장기적으

로 보장되었다. l993년 7월 l일부터는 물론 더 이상 새로운 신청은 없다
.

l993년 7월 기준 2O"b 6,100명에 이르는 조기퇴직연금수령자들과 6 4만

l,5oo명의 노인 과도기 연금 수혜자들이 있었는데, 이는 이 두가지 규정즈

로만 84"J 7,600명의 실업이 억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

한편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창출조치(ABM)도 노동시장의 상

황을뚜렷하게 개선시켜주고 동독 경제의 전환 작업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

고용창출조치는 특히 환경 보호 부문, 산업 부지 정화 부문, 인프라스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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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도로 건설, 공급 및 쓰레기 처리 부문)의 개선에 있어 새롭고 현대적이

며 장래전망이 좋은 일자리의 정착을 위한 전제로서 많은 고용가능성을 제

공해 주고 있다. 고용창출조치는 한편 사회 보장 부문, 석가 활동의 확충

및 유아시설 둥의 부문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고용창출조치(ABM)의 시행자는 공공 기관(주로 시나 지방 자치 단체),

민간 기업(주로 신탁청 산하 기업, 노동 촉진, 고용 촉진 및 구조 촉진 회

사들), 교회, 사회 복지 단체둥이 될 수 있다. 이 조치의 시행자들은 연방

노동청으로부터 임금코스트의 최고 75% 까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보조금은 지역적인 상황(고실업율)에 따라 보다 높게 책정될 수도 있다. 게

다가 l995년말까지 동독 지역에는 ABM-근로자들의 임금이 현저히 낮거나

시간제 노동에 합의할 경우 보다 많은 ABM-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출

많은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고용창출조치(ABM)가 체제 전환 과정에시 유

일한 고용 가능성을 제공해 주었으며, 현재도 그러하다. 따라서 l99l년 3월

에 시작된 "동독부홍 공동 대웅책" 범위내에서 보다 효율적인 ABM-시행

자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 연방 노동청의 재정과는 별도로 - 특별히 유리

한 조건으로 고용 창출 조치 재원이 제공되었다. 임금 코스트 보조금 외에

도 공동 작업에 의해 대물 비용 재정을 위한 보조금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

로써 몇달이 지나지 않아 ABM-취업자의 수는 l99l년 2월 4"1- 7,000명에서

l99l년 9월에는 3o만명으로 증가했고, l992년 5월까지는 거의 40"1- 5,000명

으로 늘어났다 구

연방 노동청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생겨나고 동독 부홍 공

동 대웅책에 의한 A B M 지원이 l992년 l2월 3l일로 만료됨에 따라 A B M .

조치의 지원금을 조세 부과를 통해 반납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망이 확충되고 효율성이 생겨남에 따라 지원 대상의 노동을 선

정하는데 이전보다고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밖에 없었고, 그 결과

ABM.취업자의 수는 l992년 중반부터는 계속 감소를 보이고 있다. l993년

7월말 현재 AB M .조치 수혜자의 수는 l9"b 8,300명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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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l993년 l월 l일부터 새로 생겨난 '동독지역 고용촉진 조치t

(Arb eitsforderung Ost: 고용촉진법 249조 h항)에 의해 환경 보호, 사회 봉

사?청소년 선도둥의 분야에 있어고용을 촉진하는 추가적인 가능성이 주어

졌다.

경제적인 구조 변화는 근로자들의 직업면 .자질면에서의 변화도 수반한

cl. 따라서 동독지역의 구조 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또다른중

요 한 노동시장정책적 수단은 직업교육의 장려이다. l99l년에는 89U 2,000

명의근로자들이 직업훈련조치에 참가했으며, l992년에는 그수가 약 8 8

만8,ooo명으로 달했다, 특히l99i년 하반기와 i992년 첫몇달간은 직업 훈

련조치참가자수가 매달8만명-lo만명에 이르러 노동시장의 부담이 뚜렷

하게 줄어들었다. l99l년중 직업훈련조치참가자는 연평균 28만명, i992
년에는 연평균 49"b 1,000명, 그리고 l993년 7월말에는 연평균 37"J 9,000명

이 직업 훈련 조치를 받고 있었다
출

전체적으로 노동가능성의 보존과 창출을 위한한시적인 조치들(특히 단

축노동과 AB M 조치)과 노동자의 공급감축을 위한한시적인 조치들(특히

조기퇴직규정과 직업 훈련조치)을 통한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은 l99l

년,l992년중 연평균 l9o만명 내지2oo만명에 이르는 실업자들을 고용함으

로써 노동 시장의 부담을 그만큼 덜어주었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시행을 위해l99l년 295억 마르크, l992년 4o6억 마르크가 지출되었다(부록

Nr. 181-182 표 참조).

v -사회 보장 제도의 개편

l . 신연방주 사회 보장 재도의 변화

l.l 통일 이전의 상황

사회통합을 위해국가조약 및통일조약은 양지역의 사회보장법을 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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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을 기초로 개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전제로서

법률의 개편은 신연방주의 사회 보장 체제를 완전히 새롭게 확충하는 것을

의미했다 출

사회 보장 제도의 새로운 확충은 일차적으로는 구동독의 사회 보험에 대

해 이루어졌다. 양 독일 지역의 사회 보험은 모두 독일 제국(Deutsches

Reich)의 사회 보험에 그 연원을 갖고 있지만 양 지역의 상이한 정치 체제

를 려으면서 그 조직, 급부 권리(Leistungsrecht), 보험 가입 의무 그룹의

구분 둥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발전을 보 다
會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었던 사회 보장 제도가 구동독에서는 의료 보험, 연

금 보험,상해 보험둥을 총괄하는 단일 보험 (Einheitsversicherung)으로 통

합되어 있었고, 실업보험은 폐지되었었다 구

구동독의 양대 사회보험 담당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직 근로자 보험

과 사무직 근로자 보험은 자유 독일 노조 연합(FDGB)의 회원이 될 수 있

는 모든 비독림적인 근로자틀을 대상으로 하 는데, 이는 모든 취업자의

8 5 %를 차지하 다. 생산직 근로자 및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 보험의

운 은 헌법적으로 FDGB의 기득권에 속했다. 협동조합 회원들, 수공업자

들 및 기타 자유업자들은 구등독 재무성 직속의 국 보험기관에 의무적으

로 가입했다. 이로써 특별한 국가기관 종사자들(특히 동독 인민군, 국가보

위부, 국립 경찰)을 제외한 모든 취업자가 사회 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지딘

다.

사회 보험의 재원은 가입자의 기여금과 세금에 의해 대략 5o%씩 조달되

었다. 세금에 의한 재원 조달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 폐질, 사고를 포함

한 . 질병, 연령등에 따른 수입과 지출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보험의 위험

율 산출과 기여금의 산출이 어려됐다. 구동독의 사회 보험은 결국 공익적인

요소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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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990년 이후 사회 보장 피도의 발전

국가조약과 통일조약에서 내려진 원칙적인 결정, 즉 서독의 사회 보장 제

도를 신연방주에 확대한다는 원칙을 실행으로 출기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담당기관들을 새로 설립하고,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대상 그룹들을 다시

정의하며, 공익 체제에 귀속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결정하고, 보조의 원칙

을 지키기 위해 복지 또는 청소년보호 부문에서는 비국 의 담당 기관들에

s . 조직의 재량권을 개방해주는 것이 요구되었다. 이와 더불어 사회부조 제

도 (Sozialhilfesystem)의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개별 담당기관들의

지급 현황에 대해서는 부록 Nr.183 표 참조).

이와 더불어 구동독은 국가조약에 따라 의료, 연금 및 상해 보험으로 구

분되는 사회 보장 제도의 구축, 국가의 감독을 받는 공법 기관적인 성격의

자치체로서의 실업 보험을 구축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었다. 종합 사회 보

험에서 개별 사회보험으로의 이행 작업을 운 면에서 잘 극복할 수 있기

위해 국가조약은 의료, 연금, 상해 보험의 공동 담당기관이 과도기적으로

존속하도록 했는데, 이는 물른 개별 보험의 수입과 지출을 엄격히 분리한다

는 조건하에서 다. l99l년말까지 사회 보험 전찰(轉換) 관청이 존속하면서

이같은 임무를 담당했는데, l99l년말에는 실업 보험을 포함한 개별 사회 보

험 시스템이 이미 광범위하게 구축되었다 .

l-2.l 실업 보혐 저도의 구축

구동독에서는 이미 l99o년 3월 서독의 모범을 따른 노동관청들의 설립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국가조약에 의해 발령된 구동독의 AF G ( A F G - D D R )

를 기초로 38개의 노동관청과 l6l개 지소들이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l99o년

lo월 3일 구동독의 연방 가입 이후에는 연방 노동청 지청들이 되었다. 이와

아울러 2개의 주 노동청이 설림되었다. 연방 노동청과 그 지청들이 구동독

지역의 경제적 변혁 과정에서 생겨난 고용문제로 인해 젊어지게 된 엄청난

과제를 감안하면, 이 주 노동청은 아주 효율적인 행정 기관임이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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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서독 노동행정기관으로부터의 상당한 인력 지원이 있었다(l992년

연평균 2,ooo명의 인력 지원이 있었음). 현재 동독 지역 노동행정에는 약 2

만 6천명이 종사하고 있다小

l.2.2 연금 보혐 저도의 구축

신연방주에는 각 주마다 근로자 연금 보험을 담당하는 주(州) 연금 공단

이 설립되었다. 베를린 주 연금 공단은 동베를린에까지 그 업무 역을 확

대했다. 전국적인 연금 보험 기관들, 즉 연방 사무직 근로자 연금 공단, 연

방 광업 연합회 (Bundesknappschaft), 연방 해운 종사자 보험(See- kasse),

연방 철도 보험 공단 둥은 그 관할 역을 신연방주에 확대했고, 신연방주

지역에 안내 및 상담 제공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했다 출

신설된 주 보험 공단들이 전국적인 보험 담당 기관들과 공동으로 l992년

l월 l일부터 그때까지 전환 관청(Uberleitungsanstalt)이 떠맡고 있던 과제

들을 인수받기 위해서는 인력의 구축면에서 광범위한 지원이 필요했다. 7

동안 약 8천명에 이르는 신설 주 보험 공단(l993년 l월 현재) 근무자들의

업무훈련을 위해 많은 수의 서독 지역 주 보험공단 근무자들이 파견되었다 .

연방 사무직 근로자 연금 공단의 경우에는 베를린 및 서독 지역의 직원

28o명이 동독 지역의 안내 및 상담 지점에 투입되었다. 연방 사무직 근로자

연금 공단의 동독 지역 담당 부서는 l993년 l월 l일자 기준으로 l,822명의

직원을 고용했다. 동독 지역 는 보험 공단들에 제출된 연금 신청서의 처리

기간이 일정한 한도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독 지역 주보험

공단들이 린 신청서 중 일부의 처리작업을 넘겨받고 있다구

l.2.3 농민을 위한 노후 지원 대책

동독 지역 농업부문의 경우 사회적 시장경제로의 이행 과정에 따르는 근

본적인 구조 변화가 아직 계속되고 있어 농민을 위한 법정 노후 지원 대책

이 정착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아직 농업부문 노후 대책 보험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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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지 않다. 금번 회기중 계획되고 있는 농업 부문의 사회개혁이라는

틀 속에서 노후 대책 보험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l.2.4 상혀 보협 피도의 구축

l99l년 초 상해 보험의 구조가 신연방주에 이식되었다. 이 사회 보험은

그 특성상 서독 지역에 본부를 갖고 있는 직업별 조합들의 책임 구역을 확

장하는 경우도 있었고, 동독 지역에 새로운 직업별 조합을 신설하는 경우도

있었다. 상해 보험 담당기관들은 l99l년 l월 l일자로 전환 관청이 그동안

과도기적으로 수행해 온 모든 업무들을 넘겨 받았다 .

l.2.5 의료 보혐 피도의 구축

l99l년 l일 l일자로 신연방주에는 서독의 부문별 의료 보험 제도가 구축

되었다. 8증의 보험 종류가 이제는 동독 지역에도 진출해 있으며, l2개의

일반 지역 의료 보험(AoK)이 설립되었고, A o K 베를린은 그 관할 역을

동베를린 지역까지 확대했다. 연방 직속의 공제 의료 금고(Ersatzkranken-

kasse)와 직장 의료보험 (Betriebskrankenkasse), 농가 의료보험 , 연방 광업

연합회, 연방 해운 종사자 의료보험 등이 이제는 동독 지역에도 확대되었

다. 아울러 54개의 직장 의료보험과 36개의 동업 조합 의료 보험

(Innungkrankenkasse)들이 동독지역에 새로 설립되었다. 그동안 동독 주민

의 9 o % 이상이 법정 의료 보험에 가입해. 있는 상태이다. 동독 지역 의료

보험 조합들의 의료 서비스 구축 작업도 전반적으로 완결된 상태이다. 안내

및 업무취급소 망을 조 하게 구축한 결과 약 2U 3,000명에 해당하는 인력

들이 의료 보험 담당 기관들에 의해 새로 채용되었으며, 이 인력들의

80-89%는 동독 지역 출신의 취업자들이었다 .

l.2.6 사회 부조 기관의 구축

이미 i99o년 7월 l일 사회부조법 (社會狀料法: Sozialhilfegesetz)의 효력

발생과 더불어 광역 자치단체들 및 이에 속하지 않은 자치시들은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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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Sozialamt)를 설립해야 했다. 사회부조법은 개별적인 경우를 대상으

로 하는 것이어서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동독

에서는 서독의 자매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 연방 차원의 행정지원, 기존

인력의 재교육 조치등을 통해 이 어려운 사회부조법을 실행에 옮길 수 있

는 능력을 갖춘 지방자치단체 행정체제를 완비하 다. 초기 단계에서는 다

행스럽게도 사회 부조금의 청구가 서독 수준보다 낮았던 것이 행정면에서

는 도움이 되었다. l99l년 중에는 서독 지역의 자매결연 행정기관 및 초지

역적 사회부조 담당기관의 강력한 지원과 일부의 경우, 상당한 행정인력 지

원을 통해 주(州) 사회복지청과 초지역적인 사회 부조 담당 기관들을 구축

하는 작업이 완료되었다. 처음에는 초지역적 사회 부조 담당기관의 과제들

은 통일조약에 명시된대로 주 사회성에서 담당하 다. 그동안 브란린부르

크,작센.안할트, 튀링겐 주들이 다른 사회적인 과제는 물론 초지역적인 사

회 부조를 실행하는 주 관청을 설림했다. 작센주에서는 l992년 l월 l일 부

터 주복지단체가 찰동하고 있고, 메 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에서는 초지역

적인 사회부조 담당기관의 시행업무가 몇몇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지역사회부조 담당기관으로 이관되었다. 이로써 동독 지역의 사회 부조 담

당기관들은 서독 지역의 구조를 따라 구축 되어졌는데, 서독에서는 주정부

에 의해 지정된 초지역적 사회부조기관이 일부는 국 기관이며 일부는 지

방자치단체의 자치체로 되어 있다출

2 . 노후 보장y 직업 수행 불능시 및 취업 불능시의 보장

2-l 동서독간 연금 수령권 평준화를 위한 l차 조치

구동독 사회 보장 제도내에서 연금 보험은 보장이라기 보다는 공급제도

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여기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구동독의 연

금시스템은 정태적인 연금시스템이었다. 즉 기여금 납부와 연금 신청사이의

기간중 연금 요구권이 보험가입자의 수입에 따라 조정되지 않았다. 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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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은 단지 산발적으로 조정되었고, 액수도 구매력의 추세를 충분히 반

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조정되었다. 둘째는 구동독의 연금 보험은 완전한 보

장을 담보해주지 못했다. 월 6oo 동독 마르크라는 l949년의 기여금 측정 상

한선이 전혀 수정되지 않은채 적용되었는데, 보험 가입자의 평균 소득은 이

미 오대 전에 이를 넘어 선 상태 다(l988년: U 1,307 동독 마르크). 따라

서 가입자들은 자신들의 소득의 일부에 대해서만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었

고, 이로써 소득 이하의 보험 가입 상태 다 .

한편 일반 연금보험외에 마찬가지로 정태적인 성격을 떤 자의적인 추가

연금보험 (Freiwillige Zusatzrentenversicherung)이 있어 기여금 측정 상한

선을 넘어서는 소득분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

을 제공해 주었는데, 이 보험은 일반적인 연금 보험을 어느 정도 보완해주

는 기능을 가졌다.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들이 불충분한 법정 노후대책을 강

화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을 활용했다. 이외에도 몇몇 직업 그룹에만 문호가

개방된 추가보장제도, 일부 특권층에만 충분한 노후 보장을 제공해 주는 특

별보장제도 둥이 있었다 .

국가조약의 체결과 더불어 구동독은 구동독의 노후 보장 제도를 서독의

모델에 따라 재정비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조약은 임금

과 기여금을 연금과 연계시킨다는 것을 연금법의 핵심 내용으로 확정하

다. 일반 연금보험의 보완적인 기능을 하던 자발적인 추가연금보험은 l 9 9 o

년 6월 3o일자로 폐쇄되었고, 추가보장제도, 특별 보장제도에 주어진 청구

권 및 요구권은 - 불공정한 서비스와 과도한 서비스를 폐기할 경우 . 일반

연금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해주었다
.

연금을 임금과 기여금에 연계시키기 위해 l99o년 6월 3o일에 지급된 연

금, 즉 기존의 연금은 l99o년 7월 l일 화폐 교환과 동시에 서독의 순연금기

준으로 평준화되었다. 연금 평준화는 45년의 근로 기간 및 보험가입 기간중

매년 구동독 경제계의 평균 임금 수준의 소득을 올린 자로 자발적인 추가

연금보험을 위해 자의로 기석금을 납부한 연금 수혜자를 기준으로 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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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금수혜자의 연금은 구동독 평균 순임금의 7o%여야 한다. 연금가입자

의 근로기간 또는 기여금 납부기간이 이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연금

수혜는 이에 상응하여 높게 또는 낮게 조정되어야 한다會

단일사회보험으로부터 생겨난 연금 보험의 재원 조달을 위해 새로운 기

초를 마련해 준 것은 국가조약과 국가조약의 시행을 위해 구동독 인민회의

가 공표한 l99o년 6월 28일자 사회보장법이었다:

- 사회보험의 예산은 l99o년 7월 l일자로 국가의 재정에서 제외된다 출

. 재정조달의 기본 원칙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기여금을 절반씩 납부한

다는 것이다. 분담출은 서독 수준으로 확정되었다 .

국가는 국가보조금을 통해 연금 보험의 지출에 참여한다. l99o년 국

가는 수입과 지출간의 차액을 떠맡았다. l99o년 l월 l일부터 보조금

은 연금 지급금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서독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은

연금지출의 l9.8%로 확정되었다 .

통일조약은 입법자들에게 사회법전(SGB) VI에 들어있는 전 독일대상의

연금법 (Rentenrecht)을 l992년 l월 l일자로 동독 지역에 적용하도록 하는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국가조약과 더불어 시작된 이같은 평준화 과정을 속

행했다. 통일조약이 이미 l99l년 l월 l일자로 전환한 바 있는 사회법전

(SCG) V I 의 재활법(再活法)은 여기에서 제외되었다. 급부권

(Leistungsrecht)의 계속적인 이전을 위해 입법자들에게는 과도기 규정을

통해 연금수혜연령에 가까운 연령층에 대해서는 신뢰 보호를 마련해주는

임무가 부과되 었다 .

2.2 연금법의 단일화

독일에서는 l99l년 7월 25일자 연금전환법 (Renten-Uberleitungsgesetz)에

의해 l992년 l월 l일부터 연금법이 단일화되었다. 물른 신연방주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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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연금 전환법은 아직은 몇몇 한시적인 성격의 예외 규정 및 특별 규

정을 정하고 있는데, 이규정들은 통일조약에서 요구된 신뢰 보호를 보장해

주었을 뿐 아니라 동서독간의 소득 격차도 고려하고 .있다 출

연금 전환법의 가장 중요한 조치중 하나는 기존법에 의해 계산한 l992년

l월 l일 현재의 연긍, 즉 기수령 연금에 대한 가치 재평가 작업이다 출

사회법전(SGB) VI은 임금과 연금 기여금을 수령 연금과 연계시킨다는

원칙을 담고 있는데, 이 원칙에 근거차여 연금의 가치 재평가를 실시함으로

써 이제 신연방주 지역의 연금수령자들도 일생 근로실적, 즉 취업연수 및

보험연수, 그리고 이 기간동안 받은 소득이 반 된 연금을 받게 된다. 이로

써 연금은 이제 동독 지역의 연금수령자들에게 있어서도 일생의 근로실적

에 대한 노후 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準

연금의 재평가란 연금을 완전히 새롭게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처

리가 가능한 기존의 데이타들을 사용하여 同化가능한 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정천 同化가능한 연금액은 기존의 연금지급액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연금 전환을 통해 확정된 연금액이 기존에 지급

되던 월연금보다도 적을 경우, l995년까지 그 차액(差額)을 연금외에 보전

액(Auff린lbe鈴ag)을 별도 명목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이 보전액은 연금 同

化라는 구도속에서 l996년부터는 5단계에 걸쳐 소멸된다. 하지만 이로 인

해 연금 지급액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구

보전액을 보장하고 이 금액을 단계적으로 철폐함으로써 연금 재평가작업

은 점차적으로 생활수준과 소득수준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면 동서독 지역의

연금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다른 한편으로 신연방주 지역의 연금수령자

들이 과도기간중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해준다 .

l992년 l월 l일부터 수령되는 연금은 서독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법

전(SGB) VI의 규정에 따라 개인적인 보수를 기초로 산정된다. l996년말까

- J 9 8 .



t 제5장 경제 .사회 .환경 통일의 달성

지 연금 수혜자가 되며, 사회법전(SGB) V I 및 구동독 연금법에 따라 연금

법적으로 연금 청구권이 있는 보험가입자들의 경우 주가적인 신뢰 보호의

형태로 비교 산정이 이루어지며 높게 산정된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보험

가입자가 구동독 연금법에 의해서만 연금 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l99l년

l2월 3l일자로 전독일지역을 대상으로 적용된 법에 따라 연금 지급이 이루

어진다.

신연방주에서는 임금과 봉급이 서독 지역의 임금 및 봉급수준으로 평준

화되기까지는 보다 높은 임금인상율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따르는 연금

조정도 우선은 서독 지역보다 상당히 높을 것이다, 게다가 동독지역의 연금

조정은 시간 간격이 짧을 수 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경

우 임금과 봉급이 급성장하는 이 단계에서는 연금이 임금 및 봉급 인상추

세를 따르지 못해 나중에 이를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찰

그리고 법이 명시하는 바와 같이 서독지역이나 동독지역에서 동일한 순연

금수준을 평준화하려면, 연금 조정은 각각의 현실적인 임금 인상 추세를 따

라야 한다. 따라서 연금 전환법은 연금이 현실적인 보수 추세를 근거로 조

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l99l년 이후부터 이같은 조정작업은 매년 l월 i일

과 7월 l일에 이루어지고 있다.

동서독 양지역에서 45년간 보험에 가입하고 각 지역의 평균 보수를 기초

로 기여금을 납부한 경우의 가상적인 인물을 설정하며 연금을 비교해보면
t

l992년 이후부터 신연방주 지역에서의 연금은 뚜린한 회복추세를 보여주고

있다(표 7 참조). 이 경우 두 지역의 연금은 신연방주의 최저 보수가 보다

낮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동서독 양지역의 연금 현황, 평균 연금지급액

에 대해서는 부록 Nr.18-i-185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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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45년간 보혐어 가입한 편균 소득자의 연금 비교(DM )

연도 구분 서독 지역 (A) . 동독 지역 (B) B/A (%)

90. 6 .30 407-602(M) 2 9 - 3 7

90. 7 . 1

91. 1 . 1 1,667 | 773

91. 7 . 1 1,751 | 889

92. 1 . 1 1,751 | 993

92. 7 . 1 1,120 | 62

93. 1 . 1 1,188 | 66

93. 7 . 1 1,357 | 73

사회법전(SGB) VI의 연령 제한(Altersgrenze)의 도입은 구동독법에 있어

서 아주 경직된 연금 수령의 연령 제한을 낮추거나 출통성있게 하는 결과

를 가져왔다 .

특히 이제까지는 . 취업 불능(폐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 65세가 지나

야 연금 수령자가 될 수 있었던 남자들이 이제는 이보다 훨씬 앞서 연금혜

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l992년에만 해도 보험가입기간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약 lo만명의 남자들이 이미 만 63세가 되는 해에, 또

는 이들 중 장애자이거나 실직자인 경우는 이미 만 6o세에, 다시 말해 대체

로 이전보다는 조기에 연금 수령자가 될 수 있었다 .

여자들의 경우에는 노후 t금이 우선은 그렇게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여

자들의 경우는 6o세부터의 노후 연금을 위해서는 사회법전(SGB) VI의 전

제조건들을 충족시키거나, 또는 적어도 l5년을 일한 경우 6o세부터 노후

연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신뢰보호규정(l996년 만기)을 적용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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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 보통 신연방주에서는 여성의 취업출이 높았으므로 전자(前者)

의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 다. 후자의 경우에는 물론 l99l년 l2월 간일을

기준으로 동독지역에서 적용되던 법에 따라 지급된 월 연금지급액에 한정

되었다.

취업 수행 능력의 감소로 인한 연금 도입은 많은 보험가입자들로 하여금

처응으로 직업수행불능 (Berufsunfahigkeit) 또는 취업 수행 불능

(Erwerbsunfahigkeit)에 대한 연금 신청을 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왜냐하면

건강상 장애를 가진 취업자들의 경우 구동독의 연금법에서는 단지 적어도

그 로 인해 2/3이상의 수입능력 감소가 있는 경우에만 취업 불능(廢疾) 연금

(Invalidenrent)이 주어졌다. 사회법전(SGB) VI에 따르면 이제 취업 불능에

해당하는 취업 불능(폐질) 연금외에도 직장 수행 불능 연금이 추가로 도입

되었다.

직장 수행 불능이란 보험가입자의 수입 능력이 다른 근로자와 비교해 l/2

이하인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취업 능력의 감소에 따른 연금의 도입으로

동 연금 수혜자의 수는 lo만명에서 l5만명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

서독의 유족연금법 (Hinterbliebenenrentenrecht)이 신연방주에 도입됨으로

씨 우선은 미망인들이 혜택을 입게 되었다. l992년 l월 l일 전에는 미망인

들은 미취업이거나 6o세에 이르렀거나, 아니면 3세 이하의 아이 하나가 있

거나 8세 이하의 아이 두명이 있는 경우에만 과부 연금을 받았다. 과부 연

금외에도 보험가입자의 연금을 받는 경우 - 대부분이 이 경우 음 . 에는

과부 연금은 대체로 l린 수준으로만 지급되었다. (새로운) 유족 연금법은

l992년 l월 l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연금 전환을 통해 78

만명의 과부에게 지급되고 있는 과부 연금은 월 평균 27o 마르크가 늘어났

다. 또한 l5만명의 과부들이 처응으로 과부 연금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l992년에만 해도 지출 초과분은 약 4o억 마르크에 달했다
.

국가조약과 더불어 낮은 수준의 연금을 . 일시적으로 . 높이기 위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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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보조금 (Sozialzuschlag)이 도입되었는데, 연금 전환법은 이 사회보조금

을 수정하는 것이었다. 동독 거주 연금 생활자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회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기한은 l996년 l2월 3l일까지로

되었다.

- l993년 l2월 간일 이전에 연금 지급을 받기 시작한 자

. l99o년 5월 l8일 기준 동독 지역에 거주하고 있은 자

- 7 수입이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자

l992년 상반기 한도액은 독신자의 경우 월 6oo 마르크, 부부의 경우는 월

l,2oo 마르크 다. 사회보조금을 통해 이보다 낮은 수준의 연금은 한도액까

지 인상되었다. 사회보조금은 전체적인 사회보장비의 성격을 띠는 것이었으

므로 연금 전환법은 한도액을 신연방주 지역에 통용되는 사회 부조의 법정

출과 연계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l992년 7월 l일부터 한도액은

처음으로 독신의 경우에는 658 마르크, 기혼의 경우에는 lo54마르크로 인상

되었다. 연금 보험은 연방 재원으로부터 사회보조금을 환불받는다 .

3 . 질병 발생시의 보장

3.l 의료 보혐법의 전환

i99i년 i월 i일 부터 법정 의료보험의 법률적인 기초인 사회법전(sGB)

v 가 신연방주 지역에서도 효력을 갖게 되없다. 동 사회법전(SGB) V에는

동독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수많은 과도기 규정들이 들어 있다.

동 법에 따라 구동독의 사회보장 담당기관에 보험을 가입한 모든 가입자

가 신연방주 법정 의료보험의 회원이 되었다. 동서독 양 지역간에는 소득차

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가입의무한계가 l99l년 l월 l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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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구서독 지역보다 낮게 책정되었다. 그동안 소득상의 번화가 있었기 때문

에 이 한도액은 월 2,o5o 마르크(l@l년 상반기 )에서 월 3,975 마르크(i993

년 l월 l일 이후)로 인상되었다 龜

신연방주 지역의 보험가입자들은 원칙적으로 서독 지역에서와 같은 서비

스를 요구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지불해야 할 주가지불금이 신연방주 지

역에도 단계적으로 도입되었다. l993년 l월 l일부터는 동서독 지역에 동일

한 추가 지불금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입원과 요양의 경우 추가지불금은

예외로 하 는 바,이 경우 추가지불금은 lo 마르크에서 8 마르크로 낮아졌

다(l994년 이후는 9 마르크).

신연방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으로 인해 궁핍 한도액

(Hartefallgrenze)도 서독 지역에 비해 낮았다. 즉 추가지불의 완전한 면제

를 받을 수 있는 소득 한계(이른바 '사회 약관(社會約款)')가 i993년 i월 1

일부터는 독신의 경우 l,o92 마르크 다(서독 지역은 i,484 마르크). 또한

총소득의 기대가능한 자기 부담의 한도(이른바 '과도(過度) 요구 약관')도

서독지역에서보다 낮았다. 그러나 약제(藥劑) 추가지불의 경우는 동서독의

약제가가 동일하므로 l993년 l월 l일부터 서독의 소득 한계가 신연방주 지

역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출

동서독 지역의 경제적인 수준이 평준화될 때까지 의료 보험 조합들은 양

지역에 대한수입과 지출을 분리해 명시해야 한다. 신연방주 지역의 경우에

는 우선은 l99l년 l2월 3l일까지 모든 의료보험기관들에 대해 i2.8%라는

단일한 기여금 분담율이 적용되었다. l992년 l월 l일부터는 신연방주의 의

료보험기관들은 수입, 지출 상황을 고려하여 각자의 분담출을 확정할 수 있

다.이 시점부터 평균 분담율은 내려가 l993년 l월 l일 기준 i2.5%로 되었

다.

신연방주 지역 의료보험기관들의 재정 상황은 츠기에는 서독지역 의료보

험기관들의 재정상황과는 차이를 보 다. 동독 지역 의료보험들은 l99l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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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8억 마르크의 흑자를 올린 반면, l992년에는 이미 2억 5천만 마르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동독 지역 법정 의료보험의 재정 상태가 급속히 서

독 지역과 평준화되었으므로, 이제 보건 구조법 (Gesundheitsstruktur-

gesetz)을 통해 법정 의료보를의 안정화 및 구조 개선을 위한 조 치에 신연

방주 지역을 포함시키는 것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

보건구조법은 모든 분야에 있어 신연방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으며

다수의 특별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같은 규정들은 특히 일반의사 및

치과의사들의 의료 수가, 약제 및 치료제, 병원비둥의 예산에 관한 것이다 準

신연방주 지역 병원 투자를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보건구조법에 의

해 연방, 주정부 및 의료보험기관들이 참가하는 공동 프로그램이 마련되었

다. 연방은 l995년부터 2oo4년 기간중 연간 7억 마르크의 재정 지원을 제공

하며, 신연방주와 의료보험기관들도 동일한 수준의 재원 조달을 담당한다 찰

보건구조법과 더불어 신연방주 지역에는 앞으로 몇년간 의료보험기관들

의 재정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고, 이 지역 보건 제도의 확충이 위협을

받지 않게 되었다 출

3.2 질병 발생시의 생제 보장

구동독 시절에는 직장 수행 불능의 경우에는 업체가 더 이상 임금을 지

불하지 않았다. 그 대신 사회보장의 범위에서 직장 수행 불능 시작일로부터

최고 78주간 질병보조금(Krankengeld)이 지급되었다. 직장 수행 불능이 산

재(産災)로 인한 것이거나 직업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질병보조금은 전체 기

간에 대해 순평균소득의 looL를 지급했다.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

는 근로자 및 조합원의 경우 질병보조금은 첫 6주 동안은 순평균소득의

9o%가 지블되었으며, 7주째부터는 어린아이의 수에 따차 등급을 나누고 자

발적인 추가연금보험의 가입 여부를 고려해서 보험 가입자는 순평균소득의

50%-90%의 질병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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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업자 및 자유 직업가의 경우 질병 보조금은 어린아이의 수, 자발적인

추가연금보험의 가입 여부를 고려하여 지급되었다 零

국가조약과 더불어 질병시 생계를 보장해주는 이 제도는 질병 6주간 사

용주가 임금지불을 계속해 주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게다가 구동독의 노동

법(AGB)의 해당 법률 조항들이 임금 및 봉급 계속지급법이 물질적으로 서

독의 근로법에 근접하도록 개정되었다. 서독의 법적 여건과는 달리 신연방

주의 경우에는 생산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들에 대해 동일한 법적 기준

이 적용되고 있다(노동법 l152: a - 115조 e). 이에 비해 서독에서는 역사

적인 과정을 거쳐오면서 생산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임금계속지급법

(Lohnfortzahlungsgesetz)에 의해 임금 계속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상업

부문 사무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상법( H G B 63조)에 의한 봉급 계속 지급

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기술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기업규정(Gewo 133

조)에 의해 그리고 기타 사무직 근로자는 민법(민법 6l6조 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같은 법률상의 분열에 따른 물권(物權)상의 미미한 차이는 현

재 계류중인 새로운 임금 및 봉금 계속지급법에 의해 사라질 것이다 燎

4 . 간병에 대한 보장

4.l 통일전 구동독어서의 간병 대상자의 상황

구동독법에 따르면 가정에서 부양을 받는 간병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비록

적은 액수이지만 소득과 무관하게 간병(看病) 대상자와 그 가족들에게 대해

일반적으로 금전적인 좌급이 있었다 .

여기에는 연금수혜자들에게 2o 동독 마르크에서 4o 동독 마르크까지 연

금과 더불어 지급해 준 간병보조금(Pflegegeld)이 있었다. 이외에도 중병자

의 경우 l2o 동독마르초의 특별 간병보조금이 지급되었고, 맹인들의 경우에

는 시력 약화정도에 따라 l2o 동독마르크 한도의 맹인보조금(Blindeng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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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다. 상시 간병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간병은 연금 보험에서 보험의

무가 있는 활동으로 간주되었다. 신연방주의 경우에는 간병 대상자들에 대

한 이같은 금전적인 지급은 l992년 l월 l일자로 연급범의 전환이 이루어지

기까지 계속 유효한 구동독법에 따라 계속되었다
.

간병대상자에 대한 가정에서의 간병은 구동독의 경우에도 주로 가족들이

담당하 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간호사들, 파출 간호사들 그리고 교회의

봉사에 의한 지원을 받았다. 구동독에서는 서독에 비해 여성들의 직업 활동

이 많고 주택의 설비가 잘 갖주어져 있지 않아 가족에 의한 간병대상자의

간병 및 이들의 독림적인 생활 위는 서독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있었다
.

이같은 이유에서 그리고 요양원에 입주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간병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양로원에 들어가기를

희망했다 燎

양로원 및 요양원에서의 간병 대상자의 입주(入住) 부양은 외래(外來) 간

병의 금전적인 지급과는 달리 사회 보장에 의한 금전 지급 대상이 아니었

다.양로원에 대한 재원 조달은 오히려 국가 재정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다
.

입주자들은 자신의 연금의 대부분을 계속 수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월 l 2 o

동독마르크 이하의 운 비 기여금만을 납부하기만 하면 되었다
.

이같은 입주 간병은 양로원에 입주하는 경우 자기 집에서 간병을 받는

경우보다 더 많은 돈이 간병대상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

다. 한편 이로 인해 양로원 내지 요양원들은 설비가 노후화되고 기술적인

장비도 불충분한 결과를 가져랐다. 건축물의 보존 상태는 부분적으로는 폐

사(閉출)해야한 정도 다. 게다가 시설의 초과 수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해 간병대상자들의 거주 수준 및 생활수준이 아주 저하되었으며, 간병
.

인력의 간병활동은 더욱 힘들어졌다. l인당 l:6 내지 l:7의 분배 비을로는

간병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감안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간병활동만 가능했

다. 적극적인 의미의 간병 활동이나 재활(情活)조치들은 거의 불가능했다
.

부분입주의 가능성이나 간병 가족들의 휴가 또는 질병시 이들이 수행하는

. 4o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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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일도 마찬가지로 아주 제한되어 있었다
출

4.2 신연방주 간병 대상자의 최근 실리

l992년 l월 l일자로 신연방주 지역에의 연금법이 전환됨에 따라 구동독

법에 의한 금전적인 지불은 중단되었다. 금전적인 지불은 중단되었으나 = L

대신 연금법의 전환 조치와 더불어 상당한 연금 인상이 있었다. 이와 마찬

가지로 많은 간병 대상자들은 자신들의 간병과 관련한 특별 서비스의 중단
.

특별한 부담으로 주어진 특권들의 중단을 경험했다. 이중 약 l/3은 이제는

법정 의료 보험으로부터 간병 보조금을 받고 있다. 4oo 마르크 수준의 이

간병 보조금은 처음부터 서독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딘

한편 사회 부조법 (Sozialhilfegesetz)에 의한 간병보조금은 신연방주 지역

의 경우 그곳의 수입 상황, 수요 상황을 감안하여 이보다 낮게 책정되었다 출

동 보조금은 신연방주 지역의 소득 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새롭게 책

정되는데, l993년 7월 l일부터는 28l 마르크로, 특별 간병보조금은 766 마

르 크 로 인상되었다. 그 사이 몇몇 주정부는 특정한 수요 조건과는 무관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독자적인 간병 보조금법을 발령했다 .

사회복지시설과 외래(外來) 사회 봉사들에 의한 가정에서의 간병활동에

대한 지원은 긍정적인 발전을 보여주었다. 가정에서 지내는 간병 대상자의

간병을 위해 민간 사회 복지단체들의 중앙 단체들과 주정부들의 협력하에

약 looo개에 이르는 사회복지시설들이 설림되었다. 과거 지방자치단체 간호

사들, 간호보조원들 그리고 가정 파출간병인들로 활동하던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사회 복지 시설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물른 신연방주 지역의

경우 주택 여건이 아직은 미비한 상태에 있어 단기간내에 가정 간병의 증

가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

국가 재정에 의한 양로원의 운 은 이제 사라졌다. 서독 지역에서와 마찬

가지로 입주해서 간병을 받는 간병대상자들은 이제 간병 비용을 스스로 부

. 4 o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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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해야만 한다. 건물상태의 부실로 높은운비, 인건비 및물품비등이 이

제는 간병 정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1,400 마르크에서 2,8oo 마르크에 이르

는 간병 비용을 입주간병자들이 자력으로 부담할 수 있는경우는 예외적

인 경우이다聲이는i993년 7월i일이후평균소득자가 l,357 마르크의 연금

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실제로 많은 입주 간병 대상자들은

그들의 입주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사회부조금의 청구에 의존하고 있

는 실정이다출

이제까지는 입주간병의 상황은 미미한 정도로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等

건물의 결함들, 보건상의 시설미비, 건축물상 간병의 여러장애요인들은

계속 존속하고 있다. 간병시설중 재정비가 가능한 시설은 전체시설의 l린

정도에 불과하다. 동독지역의 간병대상자 수용시설은 평균적으로 여전히

서독에 비해낮은수준에 있다. 간병자리의 40%-50%는 한명이 아닌 여러

명의 간병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

신연방주에 는 현재i,4oo여개의 양로원에 l4만개의 자리가 있는데, 이중

9만개 내지 lo만개가 간병자를 위한 자리이다. 이 시설들을 서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총투자비용은 적어도 loo억 내지l7o억 마르크에 o1

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독 부흥" 공동대웅책은 간병자들을 위한외래(外

來)및입주(入住) 인프라스트럭처 확충을 위한지원가능성을 제공해 주었

다.게다가 간병시설들은 자치단체융자프로그램의 지원 역점사항에 속

한다. 신연방주 지역보건부문에 대한연방정부의 웅급프로그램으로 우

선은 열악한 결함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2억 마르크에 이르는 건축 조치

및설비물에 대한 지원금이 제공되었다 .

연방 정부는 또한 "간병 치상자의 간병개선을 위한 조치"라는 시범 프

로그램 을 추진하 다. 이시범프로그램은 i992년 6월 3o일 연정(聯政)이

결의한 사회적 간병 보험(Pflegeversicherung)의 준비와 시행을 위한 간병

부문및행정부문에 있어예비작업의 성격을 띠는것이다. 특히신연방주

에서는 수요에 맞는 간병활동의 확충이 있어야 하며 미비한 부분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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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신연방주 지역을 대상으로 5천만 마르크 상 당

의3l개 프로젝트가 숭인을 얻은 상태이다
출

신연방주의 간병대상자들의 경우, 특히입주해서 간병을 받은사람들의
경우 통일과 더불어 이들의 삶의상황은 급격히 변화했다. 입주간병대상자
들의 경우거의loo%가 사회부조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간병보

험의 도입은 신연방주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사회정책적 의미를 지

니는것인데, 왜냐하면 동보험의 도입으로 신연방주 지역의 간병대상자들

은과거에 비해보다나은간병서비스와 재정적인 보장을 받을수 있기

때문이 다.

5. 상해 보험 제도

법정상해보험법의 전환은 국가조약 발효 이후 연금법과 공동으로 진행

되었다. 국가조약의 실행을 위해 구동독 인민의회가 의결한 사회보험법은

상해보험의 재원조달을 l99o년 7월 l일부터는 서독의 모범을 따르도록

규정했다: 즉사용주가 단독으로 위험정도에 따라둥급이 매겨진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다
출

상해 보험의 법적인 기초로 제국보험법 제3권을 전환하는 작업은 통일
조약의 규정에 따라l992년 l월 l일연금법과 더불어 진행되었다, 이때부

터전독일에 걸쳐단일한 상해보험법이 효력을 갖고있는데, 이 상해보험 법

의목적에는 사고로 인한보상뿐만아니라 사고예방도 포함되어 있다.

상해 수익(傷害收益상nfallren幽te)을 규칙적으로 연동화(連動化)하고 서독

법을 모범으로 하는유가족법을 도입함으로써 연금수혜자의 수령액이 개선

되었다.

구동독의 사회보장법에 따라보험가입이 이루어졌으며 l992년 l월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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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지급건들은 제국보험법에 따라 산재(産

災) 및 직업병으로서 법정 보험으로 이양되었고 이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

졌다. l992년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으나 l993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상해 보

험 담당기관에 알려진 사고건들은 제국 보험법에 의한 보험 보호가 성림되

는 경우에만 보험금의 지급이 이루어겼다 .

6 . 전쟁 회생자 원호 대척

구동독에는 전쟁 상해자와 그 유족들, 과거 양심범들, 폭력행위의 회생자

들 및 병역 수행으로 인한 상해자들의 부양을 위한 서독의 연방원호법

(Bundesversorgungsgesetz)과 같은 법이 없었다 출

l99o년 8월 3l일 통일조약과 더불어 연방 원호법은 l99l년 l월 l일을 효

력 발생 시점으로 신연방주 지역에도 확대되었다. 이때부터 신연방주 지역

의 희생자들 및 유족들도 보상금 신청을 통해 건강 및 경제적인 면에서의

손상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질병의 치료 및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

희생자 원호외에도 특히 연금이 지불되었는데, 그 수준은 서독지역과는 달

리 연금 보험의 서독 수준대 동독 수준의 비을을 따랐다. l993년 7월말까지

38만 3천건의 신청건이 접수되었고, 이중 33만 7천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

는데 약 23만 7천명이 지급 결정을 받았다 .

이외에도 l992년 ll월 4일 발효된 제 l차 사회주의 통일당(sED) 불법청

산법은 무엇보다 당시 불법 판결로 인한 구금이 야기시킨 건강면에서의 손

상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경우 연방 원호법에 따른 원호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 4/ o .



제5장 경제 . 사회 . 환경 통일의 달성

7. 사회 부조

구동독에는 서독의 사회 부조(社會扶助, Sozialhilfe)에 해당하는 구호 지

원(救護支援)이 완전히 부차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었다. 사회적 시장경제가

도입되고 우선적인 중요성을 지닌 사회 보장제도들이 서독의 모범을 따라

자기 부담 및 자기 예비적인 성격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제 사회 부조도 소

득 및 재산과 연관된 기본 보험으로서 그에 적합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사

회 부조는 기본법에 명시된 사회적 국가 원칙을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곤궁

을 겪어야 하는 경우에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출

l99l년 l월 l일부터 동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 지역에는 연방 사회부

조법 (Bundessozialhilfegesetz)이 효력을 갖게 되었는데 , 생계보장을 위한

지원과 특별한 상황에 대한 지원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졌고, 나아가 복지

기관 내외에서의 원조를 세분하 다. 연방 사회부조법은 구동독의 사회부조

법, 사회원호규정 및 일련의 원호적인 성격을 며는 지급금에 관한 규정들을

대체했다. 구동독법이 과도기적으로 계속 효력을 갖게한 것은 자치 단체
t

특히 이제 막 통일의 시점에 서 있는 주정부들이 효출적인 사회 부조 기관

들을 준비하고 확충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

이같이 시간적인 과도기를 설정함으로써 일차적인 사회보장법, 특히 연금

법과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가능했다. 인방 사회부조법이 효력을 갖게 됨

에 따라 보건 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예를 들면 양로원, 요양소, 장애 아동

및 청소년, 성인들을 위한 시설등을 설립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했던

국가에 의한 재원조달이 사라졌다 .

독일의 법제도는 원척적으로 당사자들이 시설 설립에 대한 비용을 스스

로 부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이

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이들은 이에 대해 - 보완적인 성격을 갖는 . 사

회 부조를 받게 된다. 연방 사회부조법(동 법은 몇멎 기준, 예를 들면 사회

부조 상급 담당기관으로서의 주정부의 설정, 가계 대표자에 대한 월정액을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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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oo 마르크로 확정한 것, 시설물내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개인적으

로 제공가능한 현금 기부액을 처음으로 확정한 점등 몇몇 기준을 갖추고

효력을 갖게 되었음)은 이에 대해 -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목표로 - 다양

한 소득 및 재산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신연방주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J7.

려한 또 다른 조치들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우선 법적인 청구권은 그에 요구되는 서비스나 시설들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사용가능한 수단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만 사회 부조 담당

기관들에 의해 충족될 수 있다. 이 조치는 사회 부조 담당기관들로

하여금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필요한 사회 시설 및 서비스

를 재정비하고 확충하는데 우선적으로 투입할 수 있게 해 준다출

6o세 이상이며 취업 불능자의 추가요구금(Mehrbedarfszuschlag)은

잠정적으로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 대신 연령, 폐질 또는 취업 불능

으로 낮은 수준의 연금을 받는 자들은 일괄적인 사회 부조로 간주될

수 있는 사회보조금(Sozialzusc린ag)을 받는다. 이 사회보조금은 늦

어도 l996년 l2월 3l일까지만 지급된다. 이는 추가요구금의 효력 발

생에 대한 최후 시점이며, 이것이 조기에 효력이 발생하는가의 여부

는 소득 상황 및 연금 상황에 달려 있다 .

맹인과 간병 대상자에 대한 금전의 지급 및 사회 급부에 대한 소득

한도액은 일반적인 소득 추세를 고려하면서 점차로 서독 수준으로

조정한다. 기본 납부액의 금전 지불 및 소득 한도액른 서독 지역에

서와 같이 매년 7월 l일을 기준으로 신연방주 지역의 소득 상황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l993년 7월 l일 새로 책정된 것을 보면 신연방

주 지역의 금전 지불 및 기본 납부액은 서독 수준의 8o % 내지 9 8 %

에 이르고 있다 .

- 4/2 .



- - . - - . - f - 제5장 경제 .사회 .환경 를일의 달성

8 . 보건 제도의 개편

구동독의 보건 제도는 국 화, 중앙집중화되었으며 계획 경제적인 결정

구조를 갖고 있었다. 국가의 행정당국이 보건정책적인 계획을 수림하고, 재

원을 분배하며, 우선권을 정하고, 의료 시설 및사회복지 시설들의 서비스

윤곽을 결정했다
.

보건 제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소수의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국가가 고용한 인력이었다. 이시스템은 자기책임을 위한여지를 전혀 주지

않았다. 외래보건활동이든 입원보건활동이든 모든보건활동들이 거의 전

적으로 국 시설들에서 이루어졌인. 약제공급도 국가에 의해조직되었다.

구조적인 차이외에도 구동독의 보건제도는 여러 역에서 공급의 차질

및부족, 불량한 건물상태, 불충분한 기술장비, 계획의 오류, 경 의 오류

둥 석러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구동독의 보건제도는 구동독

정권이 그럴듯하게 보여주고또서방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

다 훨씬 낮은 수준에 있었다
.

따라서 양독일국가의 통일과 더불어 구동독의 보건제도는 근본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해야할 필요성이 있있다. 즉보건제도부문에서도 명령경
제로부터 사회적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작업이 이루어져야 했다.

보건 부문의 구조 조정의 목적은 국의 보건공급체제를 다원적이고, 보
조(補助), 연대성 및자립경의 원칙을 따르며, 자기책임적인 서비스 제공

업체들에 의해유지되는 공급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같은 복잡한 구

조 조정의 과정에는 모든보건제도 종사자들의 참여가 요구된다. 연방r 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법적, 물질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법정민간

의료보험업체들이 설럽되어야 하며, 다양한 분야에 걸치자치(自治) 행정이

구축되 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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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구조조정의 주된 부담은 주정부와 지방 자치단

체들이 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기본법의 과제 분배의 원칙에 따르면 보건

업무는 주로 주정부의 소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방 정부도 신연방주의

보건 부문의 구조조정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즉 연방은 법적인 환경을 예

비하고, 특별히 곤란을 겪는 부문에 대해 재원 조달 프로그램을 마련했으

며, 시범 계획을 시행하고, 확충 작업 및 개발 작업 담당 지도부를 통해 U .

언을 제공했으며, 보건 부문 종사자들에 대한 자질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했

다.

통일 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중간 대차대조표를 보면 신연방주 지역에서

의 보건 부문 구조조정 작업은 광범위하게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예상했던 것보다 절씬 빠르게 진행되었다. 어느 시점에서도 주민

들의 보건 서비스가 위협을 받은 적이 없었다. 수많은 결점들과 부족 현상

들이 그동안 해소되었다. 보건 서비스의 공급 수준은 전반적으로 뚜릿이 향

상되었으며, 여러 역에 있어 서독 수준으로 평준화되었다 출

8.l 외리(外3p) 의료 서비스 및 치과 의료 서비스

구동독에서 외래 치료는 자치단체 및 작업장의 외래 병원, 외래 진료소

들, 국 의원, 치과 병원, 자치단체 간호원 진료소 둥이 담당하 다. 외래

진료의 주된 부분은 외래 병원(Poliklinik)이 담당했는데, 이 진료소들은 몇

몇의(적어도 6개의) 전문 부서를 포괄했으며, 치료 부문외에도 의무실(특정

한 만성적 질병 치료를 위한)과 예방 시설들(예를 들면 아동 및 청소년 건

강 보호, 어머니 및 임산부에 대한 조언, 결핵 상담둥)을 갖추고 있었다 출

Ambulator라고 불리우는 이른바 외래 진료소들은 교외 지역이나 시골 지

역, 인구가 보다 덜 집한 지역에서 활동한 소규모의 진료 시설들이다. 앰

블런스(구급차)는 주로 병원들에 속해 있었고, 국 의 의원들은 그 조직상

외래 병원이나 외래 진료소에 편입되어 있었다. 이찰은 의료 부문에 종사한

수는 모든 보건부문 종사자수의 3o%에 달했다. 통일 전 구동독에는 약 34o

명의 의사와 45o명의 치과 의사들만이 독자적인 개인 병원을 운 하고 있

. 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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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화폐, 경제및사회통합에 관한조약은 외래진료서비스 공급부문의 구

조조정을 위한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그목적은 민간의료서비

스제공업체들, 특히개업의사, 치과의사, 약사, 자림적인 치료제 및 치료

보조제 의 공급업체들을 갖춘 의료서비스 공급 시스템의 확충하는 것이었

다.

이같은 구조조정과정은 급속히 진행되었다. l99o년말 신연방주 지역꼭

총2만명의 외리 진료의사들중 개인 병원을 운 하는 의사의 수는 l o %

에 불과했다. l99l년초 민 화의 물결이 어 닥됐고, 이미 l99l년 l월중

외래 진료활동에 종사하는 의사중 3o%가 개인병원을 운 했다. 최근의 통

계에의하면 l"b 7,000명의 의사들(i992년 i2월 3i일 기준)은 의료보험 조

합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오늘날 총외래진료의 약8o%를 담당하
고 있는 반면, 외래병원들이 - lo%, 그리고 전문외래진료소들이 나머지
lo%를 담당하고 있다출

표8 과표9 는 일반의 및치과의사의 수를보석준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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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신연방주 지역어서 피업한 의료 보험 조합 의사 및 재약 의사의 수

(동베를린 포함)

주 별 l99l 년 l2필 l992년 l2설

동베를린

브란린부르크

메를렌부르크 -

포어포메른

작센-안할트

출 계 14, 677 16. 526

자 료: 연방 의료보험조합 의사 협회

표 9

신연방주 지역어서 피업한 의료 보혐 조합 치과 의사 및

계약 치카의사의 수 (동베를린 포함)

주 별 l99l년 l2설 3l일 l992년 l2필 3l일

동베를린

브란변부르크

메를렌부르크 -

포어포메른

작센-안할트

총 계 10, 137

자 료: 연방 의료보험조합 의사 협회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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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외래 병원들은 우선은 l995년 l2월 3l일까지 한시적으로 법률에 의

거 외래 의료보험조합 의료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받고 있다(사회법전 s G B

v 3ll조 2항). 이 시한은 보건 구조법에 의해 l992년 lo월 l일까지도 여전

히 존속한 외래 병원들, 외래 진료소들, 개인 병원들, 약제 임무를 지닌 특

정한 전문 분야의 전문 외래 진료소들에 대해서는 폐지되었다 출

l993년초 구 외래 병원들의 약 7 o % 이상이 해체되었거나 다른 형태의

병원, 즉 건강 센타, 개인 병원, 지방자치단체 병원 보는 개인 병원 연합으

로 넘어갔다(표 lo 참조).

표 lo

사회복지법전(sGB) 피 5권 3ll조어 근거한 신연방주의 외해병원

시설 및 의사의 수 (동베를린 포합)

외래병원의 수 의사의 수
주 별

91.12.31 | 92.12.31 | 91.12.31 | 92.12.31

동베틀린 j 8o 44 | 627 1 260

브란변부르크 . 83 69 ] 366 1 270

메를렌부르크 -

60 ] 23 | 288 1 50
포어포메른

작센 . 222 98 | 979 1 199

작센-안할트 89 l 47 386 | 156

위링겐 . 6i 34 | 235 1 146

총 계 j 595 315 | 2.881

자 료: 연방 의료보험조합 의사 협회

일반의 및 치과의사에 의한 외래 진료 서비스는 현재 신연방주 전역에

걸쳐 있다. 물른 정주 도는 아직 전체적으로 동일한 정도는 아니지만, 지

역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공급이 부실하다거나 심각한 부족 현상이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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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표 ll 참조).

표 ll

신연방주 지역어서 게업한 의료보혐조합 의사 및 재약 의사의 도*

(동베를린 포함)

주 별 l99l 년 l992 년

동베를린 1 ,005. 00 739. 51

브란린부르크 1,146. 34 985. 6 7

베를렌부르크 -

1,075. 26 923. 2 1
포어포메른

1,120. 87 975. 4 3

작신-안할트 1 ,054. 3 6 1 ,027. 4 2

위링겐 1 ,046. 30 957. 2 6

* 여기서 말하는 의사의 도(密度)란 의사 l인당 진료 대상 주민수를

의미하는 것임

자 료: 연방 보건성

8.2 입원 치료

입원 진료 부문에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는 지역, 광역 단체 및

지구 병원의 단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특수 전문 병원, 중앙 통체식 병원들

등이 있었다. 모든 병상의 7%만을 비국 부문 . 주로 교회에서 운 . 이

맡고 있었다. 병원들은 매년 국가 재정으로부터의 재원 공급을 통해 운 되

었는데, 이 운 자금은 해당 병원의 지출 비용이나 공급 서비스에 의해 결

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계획경제적인 데이타를 근거로 제공되었다 .

병원들의 건축물들은 평균 62년이나 諒은 것들이어서 대부분 아주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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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태에 있었으며, 그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었다, 재원의 부족으로 건물

원형의 마모를 방지할 방도가 없었다. 병원내의 기술적인 장비들, 의료 장

비들의 상태도 마찬가지 다 출

신연방주 지역의 병원들의 상황은 현재도 건물 상태면에서는 아주 낮은

수준에 있다. 신연방주 지역의 많은 병원들은 광범위한 보수 조치를 하지

않으면 현대적인 의료 서비스의 요구에 부웅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 .

병원 제도의 구조 조정 과정에서 신연방주 지역에시의 병원 계획을 기초

로 병원 병상의 수가 크게 감축되었다(표 l2 참조). 이중 특히 간병 부문에

귀속시킬 수 있는 병상들은 이제는 병원 계획에 더 이상 포함되지 않았다 .

표 l2

동터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 지역의 병원 수

구 분

병원수 j 539 418 | 389

164, 305 156, 957 142, 871

주민 l만명당
89. 7 7

자 료: 독일 연방 통계청/ B M G

병상수와 병원의 서비스 구조를 서독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노력은 앞으

로 몇년간 계속될 것이다. 이는 특히 병상 가동출이 낮은 전문 역들, 예

를 들면 소아과학(小兒科學), 부인과/산부인과 둥의 병상들이 그러하다. 이

에 비해 다른 부문들 . 신경학/정신병학, 정형외과, 비뇨기학 - 의 경우에

는 일부 새로운 병상들이 새로 확보되어야 한다 .

연방은 보건 부문의 구조 조정을 위한 법적인 환경을 마련했을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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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신연방주 지역의 입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상당한 재정적 기여

를 하 다 .

"동독 부홍" 공동대응책의 일환으로 신연방주 지역의 자치 단체들을 위

해 l99l년중 총 53억 4천 마르크의 투자액이 제공되었다. 연방 정부와 각

주들간에 체결한 행정협약에 따르면 이 재원은 주로 특히 학교, 병원, 양로

원의 재정비에 사용되어야 한다. 물론 자치 단체들은 일괄투자금의 형태로

주어진 이 재원 중의 일부만을 병원 부문에 사용하 다. 이는 시급한 재정

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웅급 프로그램의 성격을 띤 것이었기 때문에, 이

재원은 전적으로 단기간에 실행가능한 건물 부문, 경제적 .기술적인 부문

진료 및 치료부문의 재정비 작업에 투입되었다
.

신연방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입원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과감하고도 지

속적으로 개선하며, 서독 지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연방 정부는 보

건구조법 제l4조에서 신연방주 지역의 병원 부문 지원을 위해 i995*d-2004

년 기간중 연간 7억 마르크의 재정 지원을 보장할 것을 선언했다. 연방의

재정 지원 이외에도 주정부로부터 적어도 동일한 수준의 추가 지원, 그리고

병원 사용자 또는 비용담당자로부터 재정 분담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주정부는 병원 재원조달법에 따른 투자 재원의 의무를 지고 있고

병원 계획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별 변동이 없다
찰

8.3 정신병 치료

구동독의 정신병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공급은 서독이 지난 6o년대 말 정

신병원 개혁을 하던 초기 수준에 비견될 정도 다. 서비스 공급 구조는 중

앙집권식 조직을 가졌고, 거의 전적으로 병원 중심의 운 체제를 갖추고 .

있었다.

외래 진료 부문의 경우 외래 병원과 의무실에 신경정신과가 있었다. 건물

상,조직상의 결함들은 여러 곳에서 정신병 시설의 황폐화를 초래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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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낙후 상태는 모든 관계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회복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연방주 지역의 정신병에 대한 의료 서비

스의 공급상황은 지금도 여전히 불충분한 상태에 있다. 지금도 입원형태의

큰 정신병 병원들은 3關개 내지 l,8oo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어 초과 수용을

하고 있으며, lo개 이상의 침상을 놓은 침실, 높은 배치 오류율(최고 6o%에

이름), 문제 중심의 치료없이 다양한 질병 및 장애를 가진 장기 환자들의

혼합 수용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연방 정부는 많은 지원을 제공해왔다. "동

독 부흥" 공동 대웅책과 자치 단체 출자 프로그램을 통한 재원은 정신병

입원 부문의 가장 시급한 투자 수요에 사용될 수 있었다. 자질 개선 프로그

램을 통해 연방 정부는 병원 및 행정부문의 결정권자들과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했으며, 자조(自助) 그룹의

형성 및 운 을 지원해 왔다 .

현대적인 정신병원에 중요한 외래 서비스 및 전체 서비스, 그리고 시설들

을 확충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에서 연방 보건성은 "정신병원" 부문에 있

어서도 시범적인 프로젝트들에 대해 지원을 제공했다 .

8.4 의약품 공급

구동독의 의약품 공급은 국가에 의해 조직화되어 하나의 콤비나트 형태

로 합병된 l4개 의약품 생산업체들이 필요 의약품의 대부분을 생산했으며

국 공급사무소와 l2개의 공급저장소에 의해 분배되었다 주

약 2천석개의 국 약국들이 환자들과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했는데, Z L

수는 약 2천여종에 제한되었다. 의약품의 가격도 국가에 의해 책정되었다
.

약제 종류를 보면 특히 현대적인 의약품의 경우 심각할 정도로 미비했다
구

혀용된 의약품의 공급량도 충분하지 않았다. 특정한 고효험의 약제들(이른

바 c라고 명명된 약제들)의 공급은 단지 특정한 전문의나 의료 시설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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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되 었다 .

통일 후 즉시 서독 지역에서 유통되는 모든 종류치 의약품들이 신연방주

지역에도 공급되었다. 구 국 약제 도매상들은 민 화되었고, 공급 저장소

들은 구서독의 도매업자들에게 넘겨졌다. 종전에는 약국들의 약제 공급은

l4일이 걸렸는데, 이제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약제공급이 이루어지

고 있다.

구 국 약국들의 민 화도 의약품 공급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l992년

l2월 3l일까지 신연방주 지역에는 다시 약 2,2oo개의 민간 약국들이 설립되

었다.

신연방주의 약제산업의 상황은 다른 산업 부문에 비하면 필씬 좋은 상태

에 있다. 그동안 민 화된 구동독의 약제 산업은 서독의 파트석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신연방주 지역에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

다. l99l년중 동독산 약제는 여전히 54%의 시장 점유을을 차지했다. i992

년에도 매출액은 큰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이는 약제 시장이 꾸준히 성장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 점유율이 다소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출

l993년 l월 l일부터 신연방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약제들이 서독 지

역에서도 유통할 수 있게 되었다. 몇몇의 예들은 신연방주 지역의 약제 회

사들이 서독의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8.5 공중 보건서비스

외래 의료서비스 및 입원 의료서비스 외에도 공중 보건 제도는 건강 보

호, 보건 서비스의 공급, 건강 증진등에 있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구동독에서는 다양한 기관들, 예를 들면 광역단체 보건소들이나 외래 병

원등이 이같은 과제들을 담당했었다. 이미 l99o년 8월 서독에서 통용되는

법규를 근거로 서독의 모범을 따른 보건소의 확충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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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동안 신연방주의 모든광역단체들과 여기에 속하지 않은모든자치
시들은 시민위주의 지역보건 센타로서 완전한 기능을 갖춘보건소들을 갖

게 되었는데, 이관공서는 자치단체차원의 건강문제를 담당하는 역할을

떠맡게 되었다차

연방 보건성은 l990\I, 1991년 그리고 i992년중 자질향상프로그램의 일
환으로 보건기관 소속 의사들과 기타 신연방주 지역의 공공 보건 서비스

부문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교육행사에 필요한 재원을 공급했는데,
이는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법환경에 잘적웅할 수있게하기위함이었다會
자질 향상 학습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하고 시험인 합격한 의사들은 국가

보건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출

8.6 건강 보 호

소비자의 건강보호및생필품, 담배류, 화장품류 등의 유통에 있어서 의

사기 행위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구동독에서는 수많은 생필품 관련 법규들

이있었지만, 주민수요를 양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이우선시되었기 때문에

동 법규들이 실제로는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히다했다
출

구동독이 연방에 가입함으로써 생필품법 (Lebensmittelrecht)에 있어서도
우선은 여러 과도기 규정들이 효력을 갖게되었다. 그러나 l993년 l월i일

이후부터는 모든 생필품 법규들이 신연방주 지역에서도 예외없이 효력을

갖게 되었다 .

신연방주들은 이제새로운 규정에 부웅하는 생필품 감독기관을 확충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딴게되었다. 이과정에서 신연방주들은 연방과 서독
지역 주들의 지원을 받았다. l99o년 lo월 기존의 2i개 생필품 검사 기관들

이 필요한 표준기구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이 드러나자 연방 보건성은

신연방주의 생필품 감독부문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기계를 위한재원이 확

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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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아울러 빠른 시일내에 이 기구들의 사용 방법도 전달되어야 했다 .

이외에도 생필품 감독 부문 종사자들에게 요구되는 법적인 지식을 갖추게

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했다. 연방 보건성은 자격 프로그램의 범주에시 신연

방주 지역의 생필품 감독 부문 종사자들을 위한 재교육 과정을 지원했다 .

9 . 장애자의 재활 및 적응

서독의 사회법(SGB) I 편 lo조에는 장애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필요한 지

원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장애자의 "사회적 권리"가 법률로 정착되어 있

었으나, 과거 구동독은 장애자에 대한 그와 같은 법규를 갖추지 못했다. 장

애자의 지위 및 보호는 오히려 수많은 지시, 규정, 지침들에 의해 정해겼다 .

재활 시설 및 재활 조치의 기획을 담당한 곳은 지역 차원의 보건 및 사

회 부문 관공서들이었고, 최총적인 책임은 구동독 보건 사회성이었다. 이외

에도 국 업체들과 국 교육제도들도 책임을 갖고 있었다 .

이같은 복찰한 재활 제도는 단일하고 중앙집권식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

다. 그 목적은 모든 의료, 교육, 직업, 사회 조치들이 상호 보완적으료 작용

하여 그 효과가 강화되도록 번틈없이 연결시키는 것이었다. 재활 센타들은

이같은 목적에 봉사했다. 특히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

들을 위한 재활 교육 지원 시설들, 보호된 작업장들 및 재활 상담소등이 여

기에 속했다 .

구동독에서는 특수학교를 다니거나 장애자를 위한 작업장 또는 보호된

작업부서에서 활동하는 장애자들과 그 장애의 종류나 정도에서 이것이 블

가능했던 장애자들 간에는 지원 및 배려 가능성에 있어 큰 차이가 있었다 .

즉 후자의 그룹에 대해서는 지원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다 .

법룰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장애자, 특히 정신장애자들의 상황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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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으로 개선되없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장애차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

(과거 구동독에서는 정신장애 어린이는 교육의 의무가 없었음), 장애자를

위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 및 조기(早期)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

리를,보장받고 있다 .

통일조약으로 인해 이제는 재찰(再活)부문에 있어서도 전체 독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법제 단일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재활

평준화법 (Rahab識諒tionsangleichungsgesetz) 및 자동차지원규정은 물론 재

활 평준화법을 기초로 체결된 전체적인 합의 사항 및 비용 원칙들이 신연

방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재활 담당기관들에도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신연

방주 지역에서 활동하게 될 재활 담당기관들은 처음부터 이미 서독에서 Z L

우수성이 입중된 원칙들과 절차 규정들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準

9.l 의료 재활

구동독에서 의료 재활(medizinische Rahab識辰tion)은 일반적인 건강 관리

의 일부로 이해되었고, 따라서 이는 모든 담당 의사 및 보건 시설들의 과제

에 속하는 것이었다 .

구동독에서 주종을 이룬 것은 외래(外來)에 의한 재활이었다. 일반 의료

부문의 전문의, 가정의 및 직장의들이 일차적으로 재활의 과제를 담당했다 .

구동독에서는 진단과 치료와는 달리 재활은 충분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수

(傳受)된 부문이 아니어서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마다 이에 대한 전제조건

들이 크게 차이가 있었으며, 이같은 문제는 직업 재교육을 통해서도 부분적

으로만 극복될 수 있었다
.

따라서 외래부속병원의 의무실 내지는 상담소들(예를 들면 심장.순환계 -

질병, 류머티즘, 종양학)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의사들은 상담 및 치

료활동을 펼쳤으며, 자기 환자들의 직업적 .시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

에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쌓기도 했다. 이외에도 임상 병원들과 종합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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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에는 자기 개발, 직장 및 사회에서의 적웅에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하는

환자들을 위한 전문 외래진료소가 있었다
.

자리의 부족, 諒고 미비한 시설 및 장비, 결함투성이의 건물, 수용 능력

부족, 비합리적인 계획 등은 전문적으로 잘 작성된 상담 결과들이 충분히

현실에 반 될 수 없게 했으며, 적극적인 전문 인력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신경과 및 정신과 전문 병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

다.

신연방주 지역에는 특정한 질병의 의료 재활을 위한 특수 시설이 거의없

다. 특히 다음과 같은 그룹들, 예를 들면 발작 환자들, 대뇌부 손상 환자들

하반신 마비 환자, 노령 환자들의 재활이 불충분했다. 의료적인 재활과 직

업적인 재활을 류어주는 의료.직업 재활은 거의 부재했다 .

향후 몇년간의 우선적인 목표는 신연방주 지역에 질적 .양적인 면에서

서독 수준의 재활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

들이 신연방주들의 사회부서와 재활 담당기관들의 협력하에 이미 진행중이

다.

9.2 장애자의 직업 적응

구동독에서는 장애 청소년의 직업 교육이 가능하면 작업장에서 이루어겼

다. 장애의 종류나 정도에 따라 작업장에서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장애

자 청소년들은 신체장애자 및 맹인들을 위한 직업교육 재활센타(RzB)나 정

형외과의 직업재활부서에서 교육을 받았다. 직업교육 재활센타가 국 이었

던 반면, 교회 소속 병원들에도 직업 재활 부서들이 있었다. 작업장이나 재

활 센터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청소년들은 보건 사회 기관들의 보

호된 작업장에서 찰동할 수 있었다
.

성인 장애자들의 경우에는 각 일인 일자리 내지는 업체내에서 보호를 받

는 부서들(약 49o개 업체, 6,2關개 자리), 가정 작업 또는 보건 사회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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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개 일자리 ), 4o개의 자선단체의 "근로치료작업장"(2천개 일자리 )에서

보호된 일을 할 수 있었다. 보건 사회 부서의 보호된 작업장에서 제공되는

일자리들은 질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 수요에 부웅하지 를했다 零

신연방주 지역에는 현재 질적인 면, 양적인 면에서 서독의 시설 수준에

맞먹는 장애자 직장 적웅을 위한 시설들을 과감히 확충중인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U 2,500개의 직업전찰교육 자리를 갖춘 성인장애자를 위한 7개 직

업 장려 작업장

약 i,8oo개의 직업 교육 자리를 갖춘 청소년 장애자를 위한 8개 직업

교육장

모 든 직업 장려작업장 및 직업 교육장들은 그동안 - 일부는 아직 잠정적

인 성격을 떠고 있지만 - 운 을 시작했다. 이 시설들을 확충하는데 소 요

되는 총 투자액은 현재 적어도 l6억 마르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 1990'd-1991년중 연방 정부는 이를 위해 lU 5,700만 마르크의 연방 재

원을 제공했다 .

또 다른 노력들은 신연방주 지역에 있는 현재 17,000개의 자리를 갖춘 약

l6o여개의 인정된 작업장의 수준을 서독 작업장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

편 다른 작업장들을 확충하는데 집중되고 있다.

통일 시점인 i99o년 io월 3일을 기준으로 보면 동독 지역에는 24o개의

재활시설(U 14,000개 자리)이 있었으며, 중앙의 구동독 사회 보장 부문의

재원으로 운 되었다. 구동독의 법에 의해 잠정적으로 인정을 받은 이 작업

장들은 통일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확충 과정에 놓여 있는 작업장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 이같은 인정을 기초로해서 이 작업장들에는 접수부문

직업혼련부문, 작업 부문등이 새로 설림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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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방주들은 우선은 주정부 재정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계속해 줌으로써

기존의 작업장들의 생존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동안 장애자용 작업장에 대

한 각 재원 담당자들의 비용 분담출을 협상하고 합의하는 일이 진행되었다 價

원칙적으로 모든 작업장 증사자들은 장애자용 작업장의 근무 부서로 전환

이 이루어지기 전에 직업 훈련 형태의 직업 촉진 교육 조치를 청구할 권리

를 갖고 있다, 종사자들이 구동독 시절 이미 하나의 보호된 작업장에서 근

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그같은 권리가 주어진다. 작업장과 비용분담자

들간의 협약을 통해 이같은 장애자들의 청구권를 고려하는 방안이 모색되

었다.

현재의 계획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약 3만개의 작업장 자리가 새로 생겨

나거나 현대화 되거나 또는 일정할 시설을 갖추게 된다. 신연방주 지역의

작업장 및 사택 확충을 위해 l99l년중 6,3oo만 마르크의 연방 재정과 3,2oo

만 마르크의 장애자 조정 기금이 소요되었다. l992년에는 lU 3,600만 마르

3., 1993년에는 lU 2,800만 마르크의 조정 기금이 소요될 것이므로 현재까

지 총 3U 6,000만 마르크가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9.3 중(重)장애자 현황

구동독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자들이 약 l3o만명이 있었으며, 노동법

에는 이들을 위한 개별적인 보호 규정들이 들어 있다. 고용 의무 조항은 예

외적인 경우가 너무 많아 유명무실했다.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상쇄금(Ausgleichsabgabe) 지불을 위한 의무는 l99o년 이후에서 비로소 적

용되고 있다출

중장애자법의 전환을 G 해 중장애자들의 직업 적웅을 개선하기 위한 전

제들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가능한 한 단기간 내에 중장애자 협회가 장애자

들을 확인하고 중장애자 증명서를 발급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l993년 6월

3o일까지 신연방주 지역에 새로 확충된 행정부문은 l2o만건의 신청건중 이

미 85%를 처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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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92년 연방 정부와 구동독 철도기업인 독일 제국철도(DR)는 駱급부터

Iv급에 이르는 중장애자 증명서 소지자들에게는 편도 기차여행의 경우 일

년에 두번 5 o % 할인혜택을 주었는데, l993년에도 이 혜택은 연장되어 실시

되었다. 이로 인한 운임료 결손분은 연방 재정에서 보충된다 출

현재 신연방주에서 실직중인 중장애자의 수는 약 3만명으로, 이는 이 지

역의 경제 구조조정작업으로 인해 늘어난 숫자이다 .

서독 지역도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 정부는 연방 공공

부문에 중장애자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의결했다(예를 들면 빈

자리가 채워지기전 적절한 실직자가 있는지를 노동관청에 의무적으로 조

회).

lo- 민간 사회복지사업 구조의 구축 및 자조(自助)단피의

구축 지원

구동독의 민간 사회복지사업 (Freie Wohlfahrtspflege)은 과거의 정치 상황

하에서는 주변부 . 특히 교회의 역 . 에 위치할 수 밖에 없었다. 민간의

다양한 사회 시설과 서비스들은 부재했으며,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권장되지

않았다.

통일조약 제32조에는 "민간 사회 복지 사업 단체들과 민간 청소년 선도

단체들이 그 시설 및 서비스와 더불어 기본법의 사회적 국가 실현에 반드

시 기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연방 정부와 민간 사회복지단체들의 공동의

목표는 앞으로 몇년간 역동적인 과정을 거쳐 신연방주 지역에 서독과 같은

사회적 간접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다
.

연방 정부는 l990'd-1992년 기간중 거의 5천만 마르크에 이르는 재원을

투입하여 동독 지역에 사회복지사업의 구조를 구축하는 작업을 지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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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연방 차원의 웅급 지원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전적으로 민간에서

운 하는 사회 복지 시설을 전국적으로 구축하는 작업이 가능했으며, 양로

원 시설 및 장애자 시설에 대한 재정비 조치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했었다 .

게다가 회전기금(Revolvingfonds)이 있어, 이로부터 민간 사회 복지 사업

단체들에 대해 사회 복지 시설을 적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융자

가 제공되었다. l99l년과 l992년중 신연방주 지역에는 그 당면한 과제들을

감안해 매년 2억 5천만 마르크의 재원이 제공되었으며, 이같은 응자는 l 9 9 3

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므로, 기금의 총자본액은 l억 마르크나 더 늘어나게

된다.

독일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사회 부문에서도 시민들은 적극적인 활

동이 요구된다. 이는 자조(自助) 단체들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직업

적인 사회 서비스 및 보건 서비스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상부상조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연방 여성 및 노인성이 실시하는 시범 프로그램도 이같은 목적에 속하는

것이다. 이 시범 프로그램은 신연방주의 l7개 지역을 선정하여 어떻게 자조

활동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자조(自助) 그룹의 창설과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접촉장 또는 정보교류

장을 설치하는 것이다 .

최근 연구조사에 따르면 서독 지역에는 약 l9o만명이 5천여개의 자조(自

助) 단체 및 시민 봉사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약

i5o여개의 접촉장들이 준비되어 있다. 신연방주 지역의 경우 지난 l989년

체제 전환이 시작된 이후 특히 도시 지역에 다양한 그룹의 주도에 의한 자

조 활동이 계속 증가를 보이고 있다. 자조(自助) 활동을 위한 인프라스트럭

처가 발전중에 있다.

연방 정부는 전 독일지역에 걸쳐 연대적인 사회 보장 시스템이 자기 책

임적인 이웃 사랑, 소규모의 조직, 자조 그룹등에 의해 더욱 강화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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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과정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 이유는 자발적으로 참

여하는 자들에게는 응분의 지원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

vl麗. 생태학적 생활조건의 단일화

l. 통 일 이전의 상황

l.l. 구동독의 환경 피손

구동독은 하나의 거대한 환경 오염 지역이었다. 4o년간 지속된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자연이라는 자원을 무자비하게 다루었으며, 이와 더불어 필요한

구조 적웅 조치는 소홀히 해왔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아주 심각한 정도의

토양, 수질 그리고 공기의 오염상태를 야기시켰다 會

독일 통일시의 환경 오염 상황을 부문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구동독의

하천 관리 시스템은 전지역에 걸쳐 심하게 오염되어 있었다. 흐르는 물의

3%, 그리고 고여있는 물의 l%만이 생태학적으로 온전한 상태 다. 유수(流

水)의 4 2 %와 저수(貯水)의 2 4 %는 값비싼 기술을 사용해도 식수(食水)로 사

용이 불가능했다. 하천의 물은 공업 용수나 관개 용수의 조건에도 미달했

다. 또 구동독은 엘베(Elbe)강을 통해 북해(北海, Nordsee)를 크게 오염시켰

다.

8o만개 이상의 산업지로부터 발생하는 4o억 입방미터/a 의 공업 폐수 가

운데 95%이상이 처리되지 않거나 처리가 불충분한 상태로 하천으로 흘러

들어 갔다. 주민의 36%만이 생물학적 정수(淨水) 처리 시설의 혜택을 받

고 있었다(서독지역은 9o%). 그러나 정수 시설의 대부분은 단지 부분적으

로 가동되고 있었다. 3,600 km에 달하는 공공 하수관중 60%-70%는 파손

된 상태 다. 이중 약 8關 k m는 그 기능이 심하게 손상되었기 때문에 시급

하게 재정비를 필요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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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하수의 보존 상태는 구동독 시절 공업 지역과 농업 활동이 활발

했던 지역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특히 작센과 튀링겐주 지역은 질산염

으 로 오염되었다(부록 Nr.172 그림 참조).

통독 시점에서 더욱 심한 오염을 보인 것은 바로 대기 오염이었다. 처리

시설의 미비로 매년 5oo만-6oo만 톤의 아황산가스가 배출되었으며, 이로써

구동독은 주민 l인당 아황산가스 오염이 세계 l위를 차지하 다. 여기에다

연간 22o만톤의 분진(粉産) 오염이 있었다( 부록 Nr. 186 그림 참조). 이로

인해 구동독은 유럽 국가중에서 대기 오염이 가장 심한 국가 다 .

또한 구동독은 l인당 년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2톤으로 이 분야에서도

세계에서 선두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이에 비해 프랑스는 7톤, 구서독은

ll를이 었음).

낙후된 기술로 인해 구동독은 전기와 열에너지를 생산하는데 구서독보다

상당히 더 많은 l차 에너지를 사용했다. 구동독 발전소들의 평균 열효율은

28%로 구서독에 비해 lo%나 떨어졌다. 이외에도 열조절 시설과 단열 시설

의 부족으로 상당한 량의 에너지가 낭비되었다 출

l,66o만의 전체 동독 지역 주민들중 @ 약 43o만명이 기준치 이상의 분진

공해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 약 6oo만명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아황산

가스 오염 지역에 살고 있었다. 물론 승용차나 화물차가 많치 않았으므로

산화질소(No2)의 오염은 상대적으로 낮았다(부록 Nr-187-l關 그림 참조).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 체제는 환경 보호에 관심이 적었으므로 쓰레기

처리 분야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U 11,000개에 달하는 가정용

쓰레기 처리시설 가운데 l2o개소만이 정규 매립지로 적합했고, 1,000개소

는 통제를 받는 매립지 으며, 나머지 l만개소는 야적장과 같은 매림지로

통례적인 처리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채 운 되었다 (부록 Nr.177 표 참조).

가정용 쓰레기, 판매부문의 쓰레기 및 산업용 쓰레기들은 환경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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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적절히 처리되어야 했음에도 실행이 부족했고, 또한 환경 유해 물질을

부주의하게 취급함으로써 쓰레기 매림으로 인한 심각한 토양 오염 및 지하

수오염 사례가 발생했다. 지질학적으로 볼때 쓰레기 적치장으로 적합치 않

은 갈탄 채취장 또는 광석 채취로 생긴 동굴들이 아무런 안전 조치를 실

시하지 않고 매립지로 사용됨으로써 더욱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났다. 많은

경우 독성물질을 함유한 매림물질들이 이미 직접적으로 지하수와 접촉되

어 지하수를 오염시겼다 (부록 Nr.189 그림 참조).

많은 간업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는 독성 물질의 부적절한 취급이나 부주

의로 인해 인간과 환경에 심각한 오염이 야기되었다. 할레/라이프찌히 지역

에서만 5,o48개소의 토양 오염의 혐의가 있는 지역이 파악되었는데, 이중

553개소는 그 위험 정도가 아주 높고, 2,299개소는 그 위험 정도가 보통이

며, 1,637개소는 그 위험 정도가 낮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사에 의하면

동독에는 7만개소 정도의 오염 혐의 지역이 파악되고 있는데> 이중 대부분

은 구동독지역의 공업 지역이 위치했던 지역이다 燎

지난 4o년 동안 구동독에서는 갈탄 채광을 위해 약 l2만 헥타르가 파혜

쳐 졌는데, 이중 약 5o%정도만이 상당한 결함을 내포한 채로 재사용이 가

능하게 되었다. 몇몇 황폐화된 약 ioo 평방킬로미터의 휴경지(休耕地)는

추후 재경작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지역은 특히 수질보존에 유의하여

야 한다.

구동독의 채광 지역인 라우지트(Lausitz)와 중부 독일의 갈탄 탄광 지역

에 스스로 조절 가능한 수질 관리를 재회복하는 문제는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환경 문제에 속해 있다. 라우지르 지역의 강

물 진입 지역인 슈프레 (Spree), 슈바르프 엘스터 (Schwarze Elster)와 마이

세(Meisse) 및 중부 독일 광구에 속해 있는 물데(Mulde), 바이세 엘스터

(Wei Be Elster), 플라이세 (PleiBe), 자알레 (Saale), 그리고 보데(Bode) 지역의

수질 관리가 지난 수십년동안 생태계를 고려치 않고 행한 채광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파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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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센과 튀링겐 지역, 그리고 작센.알할트 지역에서는 이미 중세 초기 이

후로 철이나 광석 채광이 고도로 집중적으로 이루어 졌다. 이로 인해 평균

치를 넘는 많은 양의 방사성물질과 중금속 물질이 생태계로 흘러 들어 갔

다. 비스무트(Wismut) 지역에서는 l946년 이후 우라늄 채광이 활발히 이루

어졌는데, 이는 환경 오염을 더욱 가중시켰다. 비스무트의 우라늄 채광은

l99o년말 중단되 었다 .

우라늄, 철, 기타 광석 채광으로 인한 오염 혐의 면적은 약 l,5oo평방킬로

미터이며, 총 l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여기에

는 오늘날 수천개에 달하는 채광 崙더미, 수백개에 달하는 채광 시설과

적재소, 낙후한 선광 및 정련 시설을 갖춘 2o개에 달하는 찌꺼기 처리 침전

조가 있다. 연방 방사능 보호청 (Bundesamt fiir Strahlenschutz)의 첫 조사

에 의하면 오염지역의 대부분이 아직은 이렇다 할 방사능 오염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는 25o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역이

집중적으로 조사되고 있다 .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구동독지역의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지

역의 오염 문제다. 통일된 독일이 현재 사용중이거나 과거 사용했던 군사

시설의 총면적은 loo만 헥타르인데, 이중 구동독 인민군(NvA)이 사용한

2,3oo개소 24만 헥타르가 오염 혐의가 있으며, 토지 오염이 어느 정도나 심

각한지는 자세한 조사가 있은 후에나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구소련군 주둔

지역의 토지는 그 빈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오염 발생을 추정할 수 있다
.

. 유류 제품

- 일반 쓰레기 및 특별 쓰레기

. 폭발물 및 탄약

가장 심하게 오염된 지역은 군사 훈련 지역, 비행장, 경비 지역과 유

류 저장소이다. 4,700개에 달하는 군사용 목적에 의한 오염 혐의 지역 가운

데 l/3 이상(l632개)은 동독 지역에 있으며, 이 가운데 35o개소는 구소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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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둔지, 253개소는 구동독군 주둔지에 있다 .

구동독 체제는 4o년간 기존의 자본스토크를 소모하면서 유지되어 왔다雌

計은 산업 구조가 수십년간이나 방치되어 왔다. 산업 시설의 대부분이 현대

화되지 못했다. 그 결과 산업 시설들은 비경제적으로 운 되었을 뿐만 아

니라 생태계에 심한 오염을 야기시키는 주범의 하나가 되었다. 예를 들면

에스펜하인(Espenhain)의 갈탄 처리 공장에서는 6천명의 근로자중 2천명이

수리(修理) 분야에 종사했다 출

구동독 산업 구조가 이같이 심각한 경제적, 생태학적 상태에 있었으므로

구동독 정부는 이미 l99o년 2월 첫 조업 중단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다.

이 계획에는 o 에펜하인에서의 타르 생산의 금지 @ 피르나(Pima)에서의

비스코스 생산금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출

집중 농법, 이물질(異物質)의 유입, 갈탄 노천 채굴 및 채굴장 봉입으로

구동독의 4o% 이상의 지역이 토지 사용이라는 면에서나 생태학적인 면에

서 침해를 받았다 구

농업 부문에서의 산업적인 토지 이용은 치난 수십년간 해당 토지가 생태

학적인 면에서 대단위로 빈곤화되는 결과를 야기시켰다, 특히 동물 생산과

식물 생산의 분리, 대규모 단위로 이루어진 가축 사육의 집중화, 그로 인

한 과도한 시비(施肥), 그리고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지하수 함몰 현상둥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구동독에는 보호 가치가 있고 개발의 가능성을 가

진 가치있는 대규모 면적의 자연 공간도 아직 존재하고 있있다 출

자연적인 생활 기반의 파괴와 심한 환경 오염으로 인해 특정한 지역들에

서는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가 야기되기도 했다.

주목할만한 현상은 빌레릴트 지역의 경우 만성 기관지염 환자가 평균 이

상으로 발생했고, 아이들의 경우 폐기능저하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들을 오

염되지 않는 지역에 몇주간 요양을 보내기도 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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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화 수소와 황화 탄소물로 크게 오염된 피르나(Pima) 지역에서는 호홉

기와 코부분의 염증 및 알레르기성 피부병이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출 또

한 신생아의 경우 뇌신경 계통의 질병이 자주 나타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주

구동독 정부는 l99o년 3월 제출한 환경 정책 개선안(Konzept fu r die

Entwicklung der Umweltpolitik)에서 구동독의 환경 상황을 처음으로 숨김

없이 밝힌 바 있다: "동독의 환경조건은 공기, 물,토양이 유해 물질로 심하

게 오염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는 인간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적
f

세계적 차원의 자연 보호에 큰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

l.2. 환경 관리 소흘의 원인

구동독에 있어서의 환경 부문의 위기적 상황은 실제적인 현실로서의 사

회주의가 남긴 하나의 유산이다. 각 개인은 대개의 경우 환경 보호에 대해

책임을 질수도 없었고, 또 책임이 있다고도 느낄 수 없었다. 사회주의 체

제하에서 각 개인은 자신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려진 결정을 수

행하는 수동적인 위치에 있는데, 이는 환경 보호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

욱 그러하다 .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은 계획적인 경제 체제에서 완전히 소홀하게 취급

되었다. 한편으로는 단기적인 계획 목표를 달성해야 했으므로 불량 시설은

현대화되지 못했으며,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으로나 생태학적으로 문제가 많

은 시설들에서 나오는 유독성 물질들이 처리 시설을 거치지 않고 환경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로 인한 전체적인 경제적 손실은 단기적으로 성취한 계획

달성의 성과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환경 보호가 늦으면 늦을수록

비용은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

구동독에서는 권력 분립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통제하는 측과 통제받는

측이 여러가지 면에서 동일한 경우가 많았다. 즉 한 지역의 물공급회사와

폐수처리회사가 실질적인 하천 이웅자이면서 하천 오염자 으며, 하천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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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조직, 즉 국가 하천감독기관은 환경 보호 및 수리경제성 장관의 관할

아래 있었다. 그가 공장 운용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면 자기 책임 역내에

서의 계획 목표 달성에 지장을 주게 되며, 하천 감독기관에 반하는 결정올

하면 환경보호법이 무용지물이 되었다 .

계획 목표 달성에 중점을 둔 결과 우선은 자본스토크의 지속적인 개선과

결부된 "환경 수익"이 사라졌다. 이같은 환경 수익은 자연보호적인, 새로운

생산 라인과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생산 공정에 재반 되어 나타나는 것이

다. 한편 한때 부유한 적이 있는 한 국가의 인프라스트럭처 자본이 관리의

소홀로 소모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시켰

다는 점도 심각한 결과의 하나이다. 그 한 예로서는 만스필트(Mansfeld) 지

역에서의 납찌끼 방치를 들 수 있는데, 이 납찌끼들은 전쟁 이전에 벽으로

둘러 쌓인 수조(水權)로 변조되었다. 이제 수조들의 저수 능력이 완전히 사

라짐에 따라 이 납찌끼들은 건축상 또는 다른 면에서 아무런 고려도 없이

주변의 녹지대에 버려졌다. 또 다른 극단적인 예들로는 풍광을 해치는 갈탄

채굴, 건강과 환경을 전혀 고려치 않은 우라늄 채광, 화학 삼각지대를 이루

는 라이프찌/할레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고도의 독성을 가진 쓰레기들을 안

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매립지에 방치하는 것 둥을 들 수 있다 等

조절 장치인 시장 가격을 차단한 것은 구적인 실책을 야기시켰고 이로

써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같은 정책의 결과는 가격면에서의

인센티브의 부족으로 상당한 환경 훼손을 불러 일으키며 자원을 완전히 비

효율적으로 사용한 에너지 부문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

구동독 경제의 고립과 폐쇄화의 심화, 부족한 경제력, 그리고 경제의 후

진성 둥은 또한 범세계적인 환경 기술의 진보에 참여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 경제부문에 필수적인 구조조정 과정이 행하여지지 않았고, 동독

과 서독의 환경기술적인 격차는 급격히 벌어졌다. 여기서 우리는 환경 보호

를 소홀히 한 것이 한 국민 경제의 생산 기반을 어떻게 서서히 무너뜨리고

종국에는 파괴시키는지 똑똑히 볼 수 있다.

. 4 f 7 .



제5장 경제 .사회 .환경 통일의 달성 f - - - % -

구동독의 농업은 거의 전 지역에 걸쳐 생태학적인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운용되어 심한 환경 오염올 초래했다. 할레 근처 만스펠트 지역에서는

자급 경제를 이룬다는 목표하에 환경에 대한 고려讓이 구리를 채광했는데
t

그 생산가는 세계 시장가격의 lo배가 넘게 들어갔다 .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의 결과는 수십년간 자본스토크를 그대로 방치

하고 계속 소모하기만 함으로써 환경 보호 조치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또한경제의 실책과 효율성 저하로 정화에 필요한 재원이 점점

사라질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된 것이다
출

2. 통일후 환경 개선 현황

l99o년 7월 l일자로 환경 통합이 도입되면서 이같은 수많은 환경 오염

사례들은 환경 오염 정화에 최우선권을 두는 정책올 추구하도록 강요했다
출

환경 통합 후 지난 2년간 신연방주 지역에 있어 환경 정책은 환경 오염에

따른 위험 방지 조치에 집중되었다. 환경 부문에서 양 지역의 생활 조건을

가능한 한빨리평준화시키기 위한전제조건을 마련하기 위해경제, 화폐

및사회통합과 더불어 연방환경범이 구동독에 도입되었다. 서서히 진행되

는 동독 지역의 경제적 부홍 과정에서는 위험올 방지한다는 차원외에도

환경 오염으로 야기된 투자 장애 요인 - 생태학적 토양 오염 및 환경 보 호

인프라스트럭처의 미비 - 을 제거한다는 목적하에 환경 오염 정화라는 과

제들이 점점 부각되었다
.

2.l. 위혐 방지: 인간과 환경의 보호

통일시의 환경 오염 문제는 그 속성상 오늘 또는 내일에 당장 제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오염 방지 능력은 한정된 것이있기 때문에 우선은

심각한 환경 위험을 방지하는데 우선권을 둠으로써만 자연적인 생활 조건

을 다시 회복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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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통일후 환경 정책의 주요 중점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 건강을 침해하는 위험원의 즉각적인 제거찰 또 다른 위험 요인들에

대한 안전조치

. 수질, 토양, 자연, 풍광에 있어서의 잠재적인 훼손가능성의 제거

통일후 환경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업체들은 가

동을 중단시켰고, 주정부들은 연방 정부의 지원하에 수많은 환경 보호 긴급

조치를 실시하 다(부록 Nr.170-171 그림 참조).

그라이프스발트(Greifswald) 지역에서는 안전을 근거로 5개의 구소련식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되었고, 건설중인 3기의 발전 시설도 건설이

중지되었다. 슈텐달(Stendal) 지역에서도 2기의 구소련식 원자력 발전소 설

림이 중단되 었다
출

응급 조치는 식수공급과 폐수 처리부문(본서 제5장v 3 참조)에 중점

을 두었다
.

위험방지를 위해 직접도입된 다른조치로는 다음을 들수 있다:

. 쓰레기 처리 시설의 안전 보장과 실질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처리

시설의 폐쇄 조치

토양오염(Altlasten)이 실질적인 위협을 주는 경우 이에 대한 안전 조

치의 실시

중금속 또는 독성유기물질로 심하게 오염된 토양의 사용을 제한하

고 필요한 경우 제련공장이나 소각 시설주변에서의 농업금지조치

방사능 보호 분야에서 특별히 오염된 대상물에 대한 긴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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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모 그 로 인해 건강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스모그 조기경

보 시스템의 구축

한편으로는 고용 창출 조치둥의 지원을 받는등 분명한 지원 조치들을 실

시함으로써 당장에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위험 요인들을 제거하는 작

업은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는데, 구동독 지역에 지속적인 오염 정

화 작업을 이루어지려면 후속 조치들이 요구된다 .

2.2. 환경법의 도입

환경과 자연에 대한 지속적인 오염을 줄이기 위한 아주 근본적인 조치의

하나는 서독이 과거 몇십년간 발전시켜 온 환경법을 조속히 적용하는 것이

었다. 구동독 인민회의는 이미 통일전인 l99o년 6월 29일 환경 개관법

(Umweltrahmengesetz)을 의결했는데, 이로써 독일 환경법의 중요한 요소

들,특히 유해물질 방출에 관한 법(Immisionsschutz), 하천 보호(Gewasser-

schutz), 쓰레기 관리(Abfallwirtscha撚), 자연 보호법 (Naturschutz), 화학 물

질법(Chemikalienrecht), 방사선 보호법 (Strahlenschutzrecht), 환경 향

평가법(UVP-Gesetz)둥 전문법들이 구동독지역에까지 확장되어 효력을 갖

게 되었다. l99o년 7월 l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법은 또한 여러 경과 규

정도 명시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국가조약 제l6조는 환경 통합올 위한

법적인 기초가 되었다(제 5=a- 1i. 2.2.3 참조).

통일조약은 구동독이 가능한한 넓은 범위에서 연방법을 직접적으로 수용

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약은 환경법이 조약 발효와 더불

어 기존의 구동독법인 환경개관법을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연

방법으로 구동독에 효력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체계적인 변화를 가

져 왔다. 환경 개관법에 들어 있는 적용 규정들은 직접적으로 그에 상응하

는 법규의 맥락속에서 각각의 전문법에 귀속되었다
.

구동독 환경법의 계속적인 적용은 원칙적으로 서독에 그에 관한 특별한

. 44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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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가 없는 분야에서만 고려되었는데, 이경우 전제조건은 그 법규가 7

제법과 비교해서 높은수준의 환경기준올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출

o)9) 따라통일조약은 구동독의 우라늄광산의 정화처리를 위해구동독 방

사선보호법의 특정규정들이 계속유효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일조약에

서 동 법규를 수용한 것은동법규가 채광을 위한시설및오염지역의 정
화와 재활용을 위한상세한 방사선 보호규정을 담고있기때문이다. 구서
독에는 우라늄 광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비견할만한 법규가 부재했다찰

환경법의 수용과 더불어 6개의 중요한 원칙이 생겨났는데, 이는또한기
존의 투자 장애요인들을 제거하는데 기여할 수있도록 한것이었다:

- 인가가 필요한 시설의 설치및운 대해원칙적으로 전독일에 걸쳐
동일한 요구 조건을 적용한다. 이는바로저렴한 환경비용국이라는 구동독

의 시대는 종언을 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 최신기술에 상응하는 새로운 계획이 그지역에 존재하는 기존의 환

경오염에 따른부담으로 무효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零

구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형연소시설규정및TA 대기부

문의 재정비 구상이 적용된다
價

기존의 구시설을 취득하는 자는그비용부담이 예측불가능하기 때
문에 구환경오염에 대한공법적인 책임에서 원칙적으로 면제된다찰

물리적인 환경보호요구를 삭제하지 않고또한공공의 참여를 침해

하지 많는 범위내에서 허가절차를 단순화한다
.

l994년 6월 3o일까지의 과도 기간에 대해서는 구서독 주들의 해당

관청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

통일조약과 더불어 진행된 연방환경법의 수용은 기존의 환경오염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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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새로운 시설에 의한 환경 오염의 제거와 관련, 구동독 지역에 있어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 기준의 실현올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된다等

l99o년 lo월 3일부터 구동독에는 원칙적으로 유럽 연합의 환경법이 또한

적용된다. 그러나 유럽 각의는 환경법상의 요구 조건들의 차이, 유럽 여타

지역과 비교해 구동독 지역이 안고 있는 심한 환경 오염올 감안하여 l 9 9 o

년 l2월 4일 두가지 법규를 발령했는데, 거기에는 환경보호관련 유럽 연합

의 기준이 완전히 효력을 갖기까지 과도기 규정을 둔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규 전문은 부록 Nr. 190 참조)

총 l8조로 이루어진 이 두가지 법규는 우선 과도 기간을 명시하여 동 기

간이 만료되면 유럽 공동체에서 적용되는 환경법의 완전한 적용올 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출

이 과도 기간이 만료된 후 공동체법이 또한 실질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과도기 법규는 과도 기간의 설정외에도 시기별에 걸친 단계

적인 의무 보고 및 환경 정화 프로그램의 제출에 관한 규정도 담고 있다
燎

과도기간은 각 개별 법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l992년 l2월 3l일에서

l995년 l2월 3l일까지이다(그러나 예를 들면 대형 연소 시설의 유해물질

방출 제한과 같은 경우는 RL 90/656/EGW 15조에 따라 과도 기간이 더 길

게 설정됨).

연방 환경법 및 Eu 찰경법의 수용으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산업부문

및 에너지 부문에 있어 구동독의 노후한 시설들은 그 안전 기준 및 방출

기준이 서독의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다
.

안전상 중요한 부문의 다른 법규들과 마찰가지로 원자력법 부문도 l99o

년 lo월 3일 이후부터는 연방법이 과도기 규정없이 적용되고 있다. 구동독

법에 따라 부여되는 인가는 원자력법의 해당 규정에 의한 인가로 유효하되
.

법적으로 정해진 종료 시점은 계속 유효하다.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들의 허

. 4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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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은 최고l995년 6월3o일까지이며, 기타 원자력 법규에 따른 허가들은

2ooo년 6월 3o일이면 효력이 사라진다
출

이와는 무관하게 인가관청및감독관청들은 현행원자력법에 따라 인

가소지자의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언제든지 개입이 가능하다
.

2 .3 . 지속적인 경기부양올 위한 기초로서의 환경정화

구동독의 부홍과정에 있어환경 정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건

강한 생활 조건 및 환경 조건의 보존과 창조는 정치적인 행동에서 중심적

인계명과 같은것이기 때문이다. 또한환경의 질은경제발전의 가장중요한

인자이다. 한지역이 생태학적으로 어떤유산을 안고 있는가 하는 것은 민

간 및 공공 투자결정을 위한운신의 폭을결정해주며 광역단체의 발전 fl

획의 기초를 형성해준다. 만족스러운 환경조건은 한지역에 거주하는 사
람들은 물른기업들에게 장기적인 전망을 보장해주는 불가피한 전제조건이
다.

연방과 각주들은 연방환경장관이 l99o년 제출한 바"구동독 찰경 정화

와발전을 위한기준지표들''을 근거로 하여이미통일조약에서 환경 보호

및 자연 보호가 갖는 특별한 가치를 고려한 바 있다(구동독 환경 보호에

대해서는 연방환경성의 안내책자/출판물들을 참조할 것.부록 Nr. 191)

2.3.1. 환경 정화 및 개선 프로그램

통일조약에서는 독일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환경보호가 갖는중요성
이 강조되 어 있다. 통일조약 제料조는 연방과 각주들이 "예방 원칙, 원인

제공자 원칙, 협력원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인간의 자연적인 생활조건을 보

호하고 적어도 서독에서 이루어 낸높은수준의 생태학적 삶의 조건을 단

일화하는 작업을 촉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법에 의한책임기준에

따라환경 정화 및 개발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제5장 경제 .사회 .환경 롱일의 달성 - . w - - - - %

통일조약 제34조의 실현을 위해 연방이 연구 개발 계획의 형태로 기여한

것중 핵심적인 것으로는 지역 중심의 환경 정화 및 개발 프로그램의 마련

작업이다. 동 프로그램들은 특히 연구 대상 지역의 환경 부문 발전올 위한

기본 계획을 담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경제발전을 위한 본질적인 결정 요

인들도 고려되었다 .

환경 정화 및 개발 전략의 범위에서 연방 정부는 신연방주 및 동독 지역

의 해당 광역단체 및 지방 자치 단체들과 긴 히 협력하는 가운데 일련의

시범적인 지역 연구들을 과제로 주었고 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했다(부록

Nr. 192 =L림 참조). 각 연구 대상 지역들은 다음과 같다:

. 라이프찌히/비터필트/할레/메르제부르크를 잇는 화학 삼각 지대

. 만스펠트 지역

. 라우지조의 광산 및 에너지 집중 지역

- 작센과 튀링겐의 우라늄 광산 지역

- 에르르 산맥

.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해안 지역

이같은 연구들은 의학 관련 연구들 및 여타 특별 연구들에 의해 보충되

는데, 그중 중요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 식수 조사 프로그램

. 하천 및 대기 정화 프로그램

- 산업 지역에 대한 시범 연구

.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전지역에 걸친 쓰레기 관리 계회

. 뤼겐(Rilgen) 지역 f 발 계획에 대한 환경의 기여

. 로슈톡 지역에 대한 환경 정화 프로그램

. 근거리 교통에 대한 환경 단체 시범 계획(로슈톡을 사례)

- 그라이프스발트 및 볼가스트 지역의 환경 상태 연구

베를린 지역의 환경 자원 계획

. 4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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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각 주들은 독자적인 지역 연구들을 수행했는데, 그 예로서는 작

센 스위스의 전체 개발 계획과 작센 주가 내어준 연구과제로 에르조산맥

대기 정화 특별 프로그램들을 들 수 있다燎

2.3.2. 갈탄 체광지역 정화를 포함한 오염토앙의 정화

토양의 환경 오염은 구동독지역에 있어 가장 어려운 환경 문제중의 하나

이다. 동독 지역에는 약 8만여개의 토양 오염 의심 지역이 있는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 오염 가능 지역이 이같이 많다는 것은 오염 토양의 문제점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 폐차로부터 유독성의 식물보호제에 이르기까지 환경에 해로운 다양

한 쓰레기들이 특별한 보호조치없이 불법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쓰레

기 저장소 또는 가동 중단된 쓰레기 매립장들
주

독성 물질을 환경으로 그대로 홀려보내는 특히 화학 부문의 노후한

산업 시설들
수

이미 지하수와 접촉하고 있거나 접촉 가능성이 있는 노천 갱도의 유

해물질 및 가정 쓰레기의 저장

- 우라늄 광산으로부터의 방사선 물질 오염

오염 토양은 인간이나 환경에 위험할 뿐만아니라 투자가들에 대해 엄청

난 재정적인 위험을 의미한다. 이미 개별 토지의 정화를 위해 수백만 마르

크 이상의 비용이 요구되고 있다. 파라서 l99o년 환경개관법의 오염토지정

화조항과 더불어 토지소를 구나 사용주가 토양 오염으로 인한 손상에 대해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적인 기초가 마련되었다. 이같은 면제 조치로 구동독

지역에 기업들의 정주를 보존하고 새로운 기업들의 입주를 장려하는 작업

이 이루어지고 있고, "초지(草地)"에 공장을 마구 설립하는 것을 막게 되었

다. 그동안 68,000건의 면제 신청이 접수되어 있다. 토양 오염 면제와 관련

. 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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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비용들은 별도의 책임자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주정부들이 부담한다(부록 Nr.193 토양 오염 혐의 지역 참조).

따라서 연방 정부는 "환경오염 잔재"라는 투자 장애요인의 제거와 일자

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각 주정부들이 이제까지는 신탁청에만 제한되어

왔던 면제에 따른 비용 분담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 재원 조달 규정과

관련 l992년 lo월 22일에는 연방과 신연방주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재원 조달 규정은 그동안 l992년 l2월 l일자의 행정협약에 명시되게 되었

다.

이 규정의 핵심은 신탁청과 주정부가 기업에 책임 면제를 해줄 경우 신

탁청이 부담해야 할 결과 비용을 6o:4o의 비율로 분담한다는 합의이다幣 n

대상이 되는 재정 규모는 앞으로 lo년간 연간 lo억 마르크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l992년 l월 l일부터 lo월 l5일 사이에 민 화된 기업들 가운데

신탁청이 계약상 환경 오염에 따른 위험 방지 조치의 비용을 분담하겠다고

동의한 경우도 이 규정에 포함된다 .

규모가 큰 프로젝트(상당한 오염 문제를 안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중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75(신탁청) : 25(신연방주)라는 보다 효과적인 형태의 비

용 분담이 합의되었다(부록 Nr. 194 참조)

이미 행정협약에서 대형 프로젝트로 확정된 갈탄지역 정화의 경우 l993

년-l997년간 연간 l5억 마르크의 재정 소요가 확정되었다. 연방 정부의 주

도로 신탁청에는 갈탄 지역 정화 담당관실이 설치되었다. 이 사무실의 활동

사항을 제공해 주는 곳은 연방 환경성 산하의 한 기획단으로, 여기에는 연

방 해당부서와 갈탄 생산 주정부가 집중적으로 협력하고 있다출

개별적인 토양 오염 정화 구상 및 특별한 재정 수요를 포함한 기타 대형

프로잭트의 선정은 행정 협약의 시행을 위해 형성된 "연방/신탁청/주정부

공동 실무단計의 과제에 속한다. 이 작업팀은 대형 프로젝트의 선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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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를 이미 대부분 완료한 상태이다. 이제까지 총 l9개 계획이 대형 프로

젝트로 확정되있다출

터를린 주

"슈프레 (Spree)" 산업 지역(Adlershof, Rumelsburg,

Oberschoneweide, Nieder- schoneweide, Johannisthe通)

브란린부르크 주

"오라니 엔부르크(Oranienburg) 지역"(Henningsdorf, Velten,

Birkenwerder, Oranienburg, Technopark Gewebepark Henningsdorf

G m b H )

터클린부르크-포어포리른 주

- 넵튠-바르노프 조선소, 로슈톡

- M T w 조선소, 비스마르

작샌주

- S A X O N I A Freiburg

- 뵐렌/리팬도르프(sow) 올레핀 공장

- Coschutz/Gittersee/Friedrichstadt

. 화학 및 금속 생산의 Lautawerk G m b 班

작센.안할트주

- B u n g A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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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 u n a - W e r k e A G

Wolfen 필름생산 A G

빌레릴트-볼펜 화학 A G

Zeitz G m b H

석유/지하가스 G o m m e m (Fodersfeld Salzwedel/ Peckensen)

Mannsfeld A G (Rohhutte Helbra, 구리.은 광산)

"Magdeburg Rothense" 지역(GroBgaserei Magdeburg, Fazerzement

G m b H , StahlgieBrei Rothensee G m b H , Metallaufbereitung

Magdeburg G m b H , Entstaubungstechnik, Holzhandelgeschaft)

튀림천 주

- Kali-Werra A G ( M e r k e r s )

Kali-Siidharz A G (Sonderhausen, Bleicherode, Sollstedt,

Bischofferode)

- Verwaltungs- un d Verwertungsgesellschaft, Rositz

이러한 각 대형 정화 계획들은 현재의 시각에서 볼 때 l억 마르크 이상

의 정화비용을 필요로하고 있다. 전체 l9개의 대형 프로젝트에는 58억 마르

크의 정화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부록 Nr. 195 그림 참조).

재원 조달 협약과 더불어 신연방주 지역에 "환경오염잔재"라는 투자 장

애 요인 제거를 위한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경제 상황과 고용

상황의 개선을 위한 중요한 인센티브가 형성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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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탄 정화와 할레/라이프찌히/비터필트 화학단지에서만 환경 정화 부문에
서 총 3만 2천개의 일자리가 확보되고 새로창출되었다.

통일시에는 연방은 우라늄 광산조업중단과 정화를 위한법적인 의무를
지고 있지 않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은 비스무트(Wismut)사(구
S D A G Wismut)를 오엽정화비용에서 면제해 줌으로써 과거철광석과 우
라늄 채취로 인한 특히 튀링겐-작센주 우라늄 채광지역의 환경유산을 f l

거하는데 특별한 책임을 떠맡았다. 광산의 조업정지, 업지역의 정화와
재보존을 위해 lo년-l5년 기간에 대한총i3o억 마르크의 연방재원이 마
련되었다. 현재 개별 광산들을 위한정화계획이 마련중에 있다. 이작업은
우라늄 채광지역의 정화와 보존이라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시도이다(부록

Nr. 196 그림 참조).

광산정화계획의 준비와 전문적인 협력, 특히 방사선 물질 오염 파악(광
산 채굴에 의한오염대장 작성)을 위해4,5oo만 마르크의 연방 재원이 제공
되었다. 연방 정부의 재정지원은 과거우랴늄 지역에서의 생활 조건, 노동
조건 및 환경조건의 개선에 근본적으로 기여했다.

2.3.3. 고용촉진조치어 의한찰경정화

신연방주 지역에서는 과거의 환경오염의 과감한 정화 작업을 통해 경제

적인 면, 환경적인 면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결정적인 기반이 마련되었

N . 1990'd-1991 년중 연방정부는 동독부흥공동대웅책의 일환으로 거대
한대물비용재원조달을 포함한 고용창출 조치에 대해 상당한 지원을 실

시했다. 연방정부는 동조치들에 l63억 마르크를 제공했다. 가장 우선적 인

지원 대상은 4o만명에 이르는 신연방주 지역의 JL..용창출조치 (ABM) 해당

근로자들로, 이중l2만명이 환경부문근로자들이다
. 이중 6만여명은 신탁

청기업에 소속되어 과거산업부지의 정화및회복작업에 투입되고 있는
데, 자유 매림지의 천거, 시설의 철거와 해체, 건물의 쳔거, 쓰레기 처리등

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

. 449 -



제5장 경제 .사회 .환경 통일의 달성 f - _ _ _ t

고용창출조치는 처음에는 2년 시한부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신연방주 71

역의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빠듯한 재정에도 블구하고 이적극적인 노

동시장 정책은 l993년 l월l일자로 "동독지역 고용촉진"(AFG 249h)이라

는 조치에 의해 속행되고 있다(부록 Nr.197-198 그림 참조).

이로써 l997년말까지 환경부문, 사회서비스 부문 및청소년 지원 부문

에서 실직자 및 법률상 그에동등한 자격을 가진사람들의 고용올 장려하

기 위한 유동적인 부대규정들이 마련되었다. 이규정과 더불어 실업자보험

의납부금들과 실업자 지원을 위한연방재원이 처음으로 생산적인 고용에

투입될 수 있었다. 이규정은 신연방주 지역에만 적용된다
.

환경 정화 부문은 원칙적으로 일반기업이 그 시행을 위임받게 되어 있

다, 이로써 일반기업은 '동독 지역고용촉진' 조치덕분에 경제적인 발전

이 저해받지 않을 수 있다
等

지원은 연방노동성이 위에서 언급한 대상그룹의 근로자들올 고용한 경

주에게 임금 코스트에 대한총괄적인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

로 이루어진다를 보조금은 l993년의 경우근로자당 연간15,120 마르크로, 해
당 근로자가 지원을 받지않는취업자 임금의 최고9o% 임금을 받거나, 시
간제일 경우에는 정상적인 취업자의 최고8o%까지 임금올 받는 경우에만

보장되었다. 이같은 방식은 지원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자유로우며 지원을

받지 않는 일자리로 전환하도록 경제적인 자극을 부석하기 위한것이다출

'동독 지역 고용 촉진' 조치는 실업보험이 환경정화조치, 사회복지사

업 및 청소년 지원의 담당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실직자, 단축노

동자 및 이전ABM-수혜자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조치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치들의 전체 비용은

충당될 수 없는 실정이다
.

이같은 배경에서 보면 환경 정화를 위해 l992년 lo월 22일 연방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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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들이 의결한 환경 오염 재원 조달에 관한 결의는 일중의 보조 재정

으로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외에도 조치를 실행하는 담당업체들 또는

지원을 받는 업체들의 자기 자본 외에도 특히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 지방

자치 단체의 l993년 총투자, ERp.대부, 연방 신용대여 기관들의 환경 프 로

그램에 관한 음자, "지역 경제 구조 개선", "농업 구조와 연안 보호의 개

선"등이 있으며, 유럽 연합도 추가 재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2.3.4. 현대적인 환경 기술의 확충

기업, 생산 시설 및 산업 시설의 새로운 확충을 통한 동독 경제의 구조조

정 작업은 현대적인 환경 기술올 투입하고 이로써 장기적으로 신연방주에

경쟁상의 잇점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독일의 까다로운 환

경 보호 법규는 신연방주의 환경 부문의 현대화 과정을 촉진해주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

현대적인 환경 기술의 개발과 투입은 범세계적인 환경 위혐올 고려할 때

평균 이상의 성장 잠재력이 있으며, 미래의 거대한 시장이 될 산업 분야를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다출

효과적인 환경 기술의 투입은 어떻게 과거의 부정적인 유산들올 제거하

는 것이 현대 산업사회의 요구와 맞물려 있는가의 실례를 보여주는 것이며
f

이를 넘어서 오염지역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긍정적인 도약의 기초로 변화

시켜 주기도 한다구

따라서 "환경오염잔재"라는 투자 장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행정협약에

의해 마련된 재원을 구 환경 오염의 정화를 위한 효과적인 기술을 투입하

는데 사용할 경우, 과거의 부정적인 유산이 현대적인 찰경 기술의 투입으로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다 .

그동안 현대적인 환경 기술을 투입하는 여러 대형 프로젝트들이 실시되

었다. 이는 비터필트 지역의 정수 시설 및 특수 쓰레기 소각 시설로부터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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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화학 삼각지대인 라이프찌히/할레에서의 합성 수지 쓰레기와 무기물

문제 재료의 재활용센타에 이르고 있다 출

현대적인 환경 기술을 세계에 선보이기 위한 이 지역 환경 부문의 발전

은 라이프찌히/할레의 환경 연구 센타(uFz) 또는 라이프찌히의 유럽 에너

지 환경 공원(Eup)둥의 지원을 받고 있다출

2.4. 자연적인 싱활 공간의 확보

구동독의 자연 보호 상황은 두가지의 극단적인 모습을 띠고 있었다. 한편

으로는 특히 물질 유입을 통해 자연 재화인 물, 공기, 토양이 심한 오염에

노출되어 있어 자연 보존과 자연 재화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했다. 다른

한편으로 신연방주 지역에는 멸종 위기에 있거나 회귀한 동식물류가 살아

남을 수 있었던 자연 지역 또는 유사지역이 상당한 면적의 크기로 존재한

다는 것이다. 이 넓은 지역은 가치있는 자연 유산으로 우선적인 보호, 보

존 대상이 되어야 한다출

l99o년 9월에만 해도 신연방주 지역에는 5개의 국림 공원, 6개의 생태계

보존지역, 3개의 자연 공원이 보호를 받고 있었으며, 그 총면적은 9,i8o 평

방 킬로미터나 되었다. 이 자연 보호 구역 설정은 통일조약에 의해 확정되

었다(부록 Nr. 199 그림 및 개관 참조).

연방 정부는 이외에도 lo개의 대규모 보호지역에 대해 임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 U(Rhon), 슈프레발트(Spreewald), 뤼겐 남동부 지역, 엘베강

중부 지역, 튀림거 발트, 쇼르프하이데.코린 지역둥 38만 헥타르는 유네스

코에 의해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

국립공원 프로그램의 제 l단계 구축을 위해 l990U 1,130만 마르크의 재

를÷.
원이 제공되었다. 국립공원 프로그램외에도 신연방주의 9o여개의 자연보호

프로젝트에 l,5oo만 마르크가 지원되었다. 이외에도 "동독 부홍計 공동대웅
雲를

책의 일환으로 연방 정부는 l990'd-1991년중 3lo개에 달하는 자연보호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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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에 5,76o만 마르크를 지원했다. 연방 정부는 이외에도 l992년 다른

프로젝트들을 지원했다:

. 연구 및 시범 계획에 loo만 마르크

- 시험 및 개발 계획에 9o만 마르크

.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연보호 계획에 57o만 마르크

헌법상의 업무 분담 원칙에 따라 자연 보호 부문의 책임이 신연방주로

이관되었다. 그동안 신연방주들은 자연보호법령들올 마련했다 燎

자연보호 및환경보존의 목적실현을 위한요구들과 조치들은 특히 환

경 계획에 의해 제시된다. 환경 계획 기구를 신연방주 지역에도 흥보하기

위해 연방은 3개의 시범적인 환경보전계획들을 지원했다 幸

2.5. 오염 정화의 효과

신연방주의 환경 상황은 통일후 뚜렷이 개선되었다. 무엇보다 수많은 웅

급 조치를 통해 주오염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직접적인 건강의 위협

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다. 토양, 물, 대기로의 오염 물질의 유입도 대폭

줄어들었다 .

이같은 환경 개선은 부분적으로는 환경오염을 야기시키는 노후한 산업

시설의 가동 중단으로 말미암은 것이기도 하지만 연방과 주정부들이 주도

적으로 착수한 환경보호조치에 대한투자의 결과이기도 하다주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환경보호를 위해도입된 조치들이 어떤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보여 준다:

. 엘베강의 수은오염이 이미i99o년 2o톤에서 lo톤으로 줄어를 (부록

Nr. 176 그림 참조)

잘레(Saale)와 물데(Mulde) 지역의 오염 물질 유입량이 7 o %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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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o % 감소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의 정화시설로부터 두해(오스트제)로 유

입되는 인물질의 유입량이 l990'd 1,600톤에서 l99o년 47o톤으로 감

소함

에너지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양은 l987(d-1991년 기간중

4 8 % 감소했음. 이산화탄소 외에도 아황산 가스 및 분진 배출량도

감소를 보 음(부록 Nr.186-187 그림 참조). 동 기간중 이산화 탄소

의 배출량 추이를 부문별로 보면 산업분야에서 3,9oo만톤이 감소했

고,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 5,8oo만톤이 감소했음. 그런데 이같은 대

규모의 감소에 있어 합리적이고 절약적인 에너지 투입, 가계 부문

및 소규모 사용자의 연료의 교체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l987년

.l99l년중 동 부문의 이산화탄소 감소량은 3,5oo만톤).

l989년에 비하면 신연방주의 대기 오염 상황도 현저히 개선되었다. 이는

이미 실시되었거나 실시중인 경제 구조조정 과정외에도 대규모 연소 시설

규정과 TA.대기 규정의 실시에도 기인하고 있다. 배출량의 감소로 유해

물질 배출 상황도 현저히 개선되었다
.

l98o년.l9關년 기간중과 비교해 보면 l990'd-1992년중 신연방주 인구

집 지역의 평균 아황산 가스 오염은 45% 내지 65%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센, 작센.안할트주의 인구 집 지역의 아황산 오염은 서독 지

역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시골지역의 경우는 신연방주 지역

의 아황산 가스 농도는 서독 지역의 3배를 보여주고 있다
출

분진에 의한 대기 오염도 현저히 줄어들어, 신연방주 지역에서 시골 지역

은 20%-30%, 인구 집 지역의 경우는 5o% 이상의 감소를 보여 주고 있

다.

한편 신연방주 지역의 가동 중단, 정화 조치등으로 산화질소 가스의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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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대폭 줄어들었으나 교통부문의 발달로 부분적으로는 다시 상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연방 환경청은 신인방주 지역의 산화질소가스 배출

양이 l988년 67o k린a에서 l99l년에는 6oo 狀長츠 줄어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베를린 지역의 경우 아활산 가스 배출량은 대형 발전시설 및 소규모

연소 시설을 갈탄에서 지하가스로 전환함으로써 8o%나 줄어들었다
.

신연방주 지역에서 판매되는 엔진휘발유 중에서 납성분을 함유하지 않는

휘발유의 찰매량은 l99o년 상반기 l5.4%에서 l992년 5월에는 85.5%로 늘

어났다(서독 지역은 84%).

3. 폴란드? 체코와의 환경 부문 협력

신연방주의 환경 상황은 이웃 국가들의 환경 상황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폴란드와 체코의 환경 오염은 과거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

로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신연방주 지역도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특히 보혜미아 북부 지역과 슐레지엔 북부지역의 대기 오염은 경보조치

를 내려야할 정도로 심각하다. 인간의 건강과 동식물들의 보존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정도이다. 폴란드의 바이젤(Weichsel)강은 전 수로의 반이 규

정치를 넘는 오염 정도를 보석주고 있다
.

이들 이웃국가들에 있어 유해 물질방출량을 줄이는 문제(작센 지역 아황

산 가스 유입의 6o%는 체코내 보혜미아 북부 지역의 발전소에서 야기되는

것임) 및 정치 개혁의 성공 여부는 직접적으로 독일의 이해가 걸려 있는

문제이므로 독일은 이들 국가들의 환경 문제의 해결에 신속하고도 효과적

인 지원을 해야 한다 .

연방 정부는 독일.프랑스간 사례를 따라 독일.폴란드간 환경위원회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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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했다. 국경지역에서의 협력을 위해 특별 인접국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가 실시하는 최초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국경을 초월하는 보호지역

을 만들기 위해 오데르탈(Odertal) 남부 지역의 자원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수

라이비르(Gleichwitz)에서는 독일의 지원하에 새로운 원거리 난방시스

템이 구축되고 있다. 슈비네윈데(Schwinemunde)에서는 독일의 지원하에

정수 시설이 건설중에 있다. 향후의 또 다른 계획에는 양 국경지역의 갈탄

채광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에 대한 조사가 있을 예정이다 출

이미 신연방주에 대해 실시한 것과 같은 환경 정화 및 개발 프로그램을

기초로 한 웅급 조치가 작센/북 보혜미아/슐레지엔 지역, 이른바 "검은 삼

각형" 지역에 대해 실시될 예정이다. 이 과제는 Eu의 협력하에 l99o년 6월

독일, 폴란드, 체코의 환경부처들이 공동으로 설치한 작업팀에 의해 수행되

고 조정된다. EU-PHARE-지역 프로그램이 이 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

고 있다. 현재 국경을 초월하는 대기측정망의 설치를 위한 구상이 합의되었

고, 웅급 조치 권고를 포함, 환경 보호를 위한 공동 행동 계획의 입안을 위

한 골격안이 제출되어 있다 .

연방 정부는 이외에도 "검은 삼각지대"에 위치한 "Prunerov I" 발전소의

환경 정화를 위해 이미 l992-d 2,350만 마르크의 투자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3개국 작업팀의 한 하부그룹은 산림 보호 조치를 취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엘베강의 보호를 위해 독일은 체코와 Eu, 오데르강 보호를 위해서

는 체코, 폴란드 그리고 E u와 협력하고 있다
.

인접국인 폴란드 및 체코와의 협력은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브란덴

부르크 주, 그리고 작센주와 긴 한 협의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주정

부들은 독-폴란드 환경위원회는 물른 환경 보호 부문에서의 국가간 공동

협력을 위한 독.폴란드 위원회, "검은 삼각지대"에서의 3국간의 작업팀, = L

리고 독.폴란드 국경통과 하천 위원회에 관계자들을 파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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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교 육

l- 동독 교육저도의 기본구조

구동독의 교육제도(부록 Nr. 200 도표참조)는 - 전체적인 정치체제와 마

찬가지로- "민주적 중앙집권제"의 원칙에 의해특징지워졌다. 이는동독의

교육제도가 연방분권적인 서독의 교육제도와는 달리중앙집권적 전체국

가의 관리하에 종속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구동독 교육 제도의 양적인 목표들은 전체 국민경제계획의 일부로 제시

되었으며, 국가계획위원회가 이같은 목표들을 설정했다. 수업내용의 계획

은 이를 위해 설치된 부서들이 공표한 중앙집권적 교육 계획에 따라마련

하 다.

세계관적 聾공동체적 다원주의 (多元主意)에 기초한 서독의 교육 제도와는

달리 구동독의 교육제도는 "전인적이고 조화롭게 발달된 사회주의적 인격‥

을 목적으로 하는구속력 있는"사회주의적 교육임무"에서 출발했다. 따라

서 정치적 聲이데올로기적 교육이 - 유치원에서 평생교육까지 - 모든교육

분야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가졌다
주

전분야에 걸쳐세계관적인 통제에 대한국가의 요청은 국가에서 시달한

교육목적 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는 학교와 대학, 그리고 교육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관한 자주적인

권리를 갖지못했고, 다만사회학적인 가치질서의 범주내에서만 교육의 권

리를 부여받았다. 교사들은 수업에서 사회주의 통일당(sED)의 이데올로기

적인 목적들을 대변하는 의무가 있었다 .

다양한 조직을 갖추고 세분화된 서독의 학제(學制)와는 달리 구동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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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65년에 io단계로 분류된 일반 교육 다종 기술 고둥학교(polytechnische

Oberschule: PO S )를 단일한 사회주의적 교육제도 내에 기본적인 학교 모형

으로서 도입하 다. 다종 기술 실업학교는 조직적인 면, 행정적인 면에서

단일한 기관으로 자리잡았다. 이는 동독 학교제도의 핵심을 형성했으며, 거

의 모든 학교들에서 실시되었다. 확대된 일반 교육 다종기술 고둥학교

(Eos)는 그후 2년이 지나면 고둥학교 졸업장올 얻게 된다小

E o s 및 고둥학교 졸업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 교육과정의 입학 정원은

구동독 국민경제의 범위내에서 앞으로 몇년간 어떤 능력올 갖춘 노동력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따라 정해졌다. 입학 허가를 위해서는 학교 성적외에 정

치적, 이데올로기적인 기준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고둥학교

졸업자격은 또한 직업 교육 시설내에 들어 있는 고둥학교 졸업시험반에 들

어가야만 얻을 수 있었다. 8o년대 말에 전체적으로 해당 학년의 l3.5%가

고둥학교 졸업시험에 통과, 즐업장을 얻있다. 이에 비해 서독에서 고둥학교

졸업시험을 통과한 수는 거의 2배에 달했다 .

서독에서는 직업 교육이 "이원적 체계"인 반면, 구동독에서는 직업 교육

이 오직 국가의 관할과 계획내에서 직장과 학교에서 행해졌다. 소위 "직업

상담"이라는 시스템에 의해 를업생들은 국민경제가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직업을 "맞추어야 했다".

대학 부문에서는 l99o년 기준으로 총 54개 종합대학(Universi施t)과 단과

대학(Hochschule)에 l3만명의 학생이 있었다. 입학 허가의 조건은 고둥학교

즐업 자격을 갖주거나(일반 대학 입학 자격) 전문학교를 성공적으로 졸업한

경우(전공에 관련된 대학 입학 자격)이다 .

전문학교(Fachschule)는 구동독의 교육제도에 있어 하나의 특수한 현상이

다. 많은 수련생들의 경우 직업 교육을 완료한 상태라야만 전문 학교에 다

니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 학교는 고도의 직업 훈련을 제공했는데, 이는 전

문대학 졸업정도에 비교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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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통일 과정 진헹시의 상황 및 긴급 조치

구동독의 경계선이 개방되면서 전체 교육 역에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차원과 전망이 나타났다. 교육정책은 양독일국가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접근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특별한 형태의 과제를 떠맡게 되었다
.

중앙집권적으로 형성된 교육 체제를 교육 기회의 균둥, 교육 및 직업 훈

련 질의 균둥, 교육과정의 교환가능성,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교육 과정

수료의 보장둥올 갖출 자유롭고, 연방적이며, 다원주의적이며, 세분화된 교

육체제로 전환한다는 목표하에, 모든교육의 역을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

가는 일이필요했다. 이첫번째 단계에서 무엇보다 절박한 과제는 구동독의

사회적, 경제적인 복구과정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는무엇보다 미래지향

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직업교육및평생교육 (Weiterbildung)D

의 매력과 현대성을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출

구동독에서 최초로 민주적으로 합법화된 정부가 선출된 이후 연방과 주

정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l99o년 5월 l6일 서독과 동독의 "공동 교육위원

회"가 조직되었다. 동위원회는 l99o년 9월일반초중고교육, 직업교육, 대

학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추천사항들을 의결함으로써 모든 역에서 교

육제도의 점진적인 통합을 이루어갔다 準

l99o년 5월 lo일 구동독의 대학입학권리 (구동독에서 학문적인 대학 공

부를 할 권리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도기동안)를 인정하기 위한 문

교 장관 회의(KMK)의 결의가 있었는데f 이로써 양 독일 국가간에 새로운

거주이전의 자유가 촉진되었다. 이로써 구동독내의 대학 입학지원자들에게

는 통일 전에 이미 서독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문호가 개방되었다
.

l) 역주: 평생교육 (또는 재교육)은 한 분야의 직업훈련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른 분야에서 직업혼련을 또 받는 것을 말함. 이에 반해 직

업보층교육 (Fortbildung)은 기능을 보충하기 위해 자기직능분야 내에서

받는 교육을 말함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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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l99o년 lo월 l일의 문교장관회의(KMK)는 "구동독 지역에시 취

득한 교사자격중의 인정을 위한 잠정적인 원칙"을 의결했다. 이는 일정한

교사 그룹에게 있어서는 계속 효력를 갖고 있다. 양국 교육제도의 통합 준

비를 위해 서독의 주정부들과 문교부처들은 물질적 지원뿐 아니라 지식이

나 경험 그리고 개인적인 지원을 보냄으로써 많은 기여를 했다. 신연방주

지역 내에 연방적이고 민주적인 학교 구조의 건설, 학교 행정의 재정비, 학

습계획의 개혁 및 이에 상웅하는 현지 교사의 재교육과 직업 심화 교육, ; l

리고 주교육기관들의 연결 작업둥은 서독의 지원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零

양 독일 지역간의 협력은 새로운 교수 및 학습 자료의 확충, 교수계획의 발

전이나 위임, 그리고 기타 학교 장비의 설치 등에 있어 효과적인 도움이 되

었다,

연방 정부는 몇몇 웅급 조치 프로그램들을 통해 모든 신연방주들을 지원

했다. 적어도 그 시작 단계에서는 개혁이 이루어진 학교 수업을 보장할 수

있기 위해 독일 연방교육성은 우선 신연방주에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주

로 이념적인 색채를 면 과목들과 선별된 직업 교육 과목들에 대해 6천만

마르크 이상을 들여 약 25o만권의 교과서를 l99o린l년도 학년초에 제공하

다. 1990/91년 겨울학기에 대학에는 전체 i,5oo만 마르크 상당의 교과서

가 구비되었다. l9料년 초 l9개 대학 도서관은 총 싯가 32o만 마르크의 컴

퓨터 시설을 갖추었으며, 이는 서독 지역의 도서관과 연결을 위한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

신연방주 지역에 소재한 직업 학교들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방

교육성은 l99l년 상반기까지 약 2,8oo만 마르크를 제공, 컴퓨터, 복사기

리고 현대적인 교수 및 학습자료의 구매를 지원했다 출

구동독 청소년들의 직업적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비 프로그램의 일

환으로 훈련생들을 위해 3U 1,200만 마르크의 재원을 제공, 3만개의 직업

훈련자리 (견습일자리 : Ausbildungsplatz)를 마련했다. 이 조치와 여타 긴급

조치를 통해 이미 특일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구동독 교육제도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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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이 있었다. 또한 견습 일자리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신연방주들은 전일제 직업 학교의 수용 능력을 확대하는 조

치를 취했다 燎

통일조약 제37조는 동서독간의 다양한 교육 체제를 평준화하기 위한 중

요한 규정들을 담고 있는데, 특히 구동독에서 취득한 초중고둥학교, 직업

학교 그리고 대학에서의 졸업이나 자격증의 유효성 및 인정에 관한 중요한

규정들을 담고 있다. 학교 제도의 재편을 위해 통일조약은 신연방주들이

"함부르크 협약"과 문교 장관 회의(KMK)에서 논의된 합의 사항들을 기본

적으로 인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직업교육법, 연방 직업훈련

촉진법률, 방송 수업 보호법, 대학 개관법 및 대학 건설 촉진법 등과 같은

중요한 연방 법률들이 신연방주에서 효력을 갖게 되었다. 물론 이중 일부는

과도기 규정이 적용되기도 한다. 이로써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제도의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이 갖추어졌다. 많은 이들이 희망해 온 자유

이주권과 교환가능성f 그리고 직업상의 유동성이 원칙적으로 보장되었고
.

이로써 균등한 생찰상태의 창출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마련되있다 .

이같은 조치들은 독일 통일이 완성되고 구동독 지역에 있는 주들의 재정

비가 이루어진 이후에 연방과 주정부, 혹은 주정부들과 주정부들간에 존속

해 온 교육정책적, 연구정책적 협력망, 예를 들면 교육 설계 및 연구 촉진

을 위한 연방.주정부 위원회(BLK), 학술 자문 위원회 및 문교 장관 회의

(KMK)둥에 편입되었다. l99o년 l2월 중순경 신연방주들이 연방-주정부 위

원회에 가입함에 따라 전독일 지역에 걸쳐 공동의 교육 설계 및 시범 계획

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l99o년 l2월 초에 신연방주

들은 전독일 지역에 공동의 균등한 기본 교육제도를 창출한다는 목표하에

문교 장관 회의(K M K )에도 가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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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연방주 초중고교 제도의 발전

통일조약의 규정에 따라 신연방주들은 그들의 학교 제도(Nr.201 그림 참

조)를 l99l년 6월 3o일까지 법적으로 새롭게 정비해야 했다. 교육 부문에

있어 새로운 각주의 법규들이 효력을 갖기까지는 새로 선출된 구동독 내각

이 과거 사회주의 통일당(sED)법을 대체하기 위해 과도기법으로 마련한

구동독법이 적용되었다(예를 들어 잠정적인 학교 규정, 교사직 훈련에 대한

.諒정 ).

국가가 통일되고 신연방주들이 형성된 이후 각 주의회는 l99l년까지 학

교제도의 개혁을 위한 법룰적인 기초를 마련하 는데, 이는 독자적인 발전

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아울러 통일조약에 따라 교육

제도내에 균둥한 기본 구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함부르크 협약' '

(예를 들어 의무 교육 기간, 다양한 학교 종류들에 대한 명칭 및 조직, 학

교 종류간의 교환가능성, 증명서와 교사 자격 시험의 인정)과 문교 장관 회

의(KMK)의 기타 관련 합의들은 각주의 학교 제도를 재정비하는데 공동의

기초가 되는 것들이다 .

사회주의적 단일 학제 시스템을 여러 종류의 학교로 전환하는 것은 물 른

. 무엇보다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은 가운데 . 커다란 문제들을 수반하

기도 했지만, l99l년 여름까지에는 모든 신연방주에 새로운 학교법들이 마

련되었다. 물른 이 중에 과도기적인 것도 있다. 이 법률들은 교육 내용과

교육 목표의 근본적인 입장에 있어 서독의 법규들과 일치한다. 기본법의 자

유롭고 민주적인 가치 질서를 기초로 동 법규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고려했다:

. 각 개인의 재능과 소질에 맞는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교육과정과 교육 수료의 다양화

- 교육내용의 개혁(민주적 가치와 행동 양식, 여러 전문 분야를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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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식을 지향하는 일반 교양의 전달)

. 학교행정의 분권화, 교사, 학생 및 학부모간의 공동 논의권의 강화

. 자유로운 운 주체에 의한 학교 설림을 위한 법률적 여건의 조성

. 종교 수업 및 윤리 수업의 도입

신연방주들은 "함부르크 협약"에 부합하는 취학 의무의 개시를 규정했다 準

일반인 의무 교육 기간은 브란덴부르크주를 제외하고는 9년으로 확정되었

다. 브란덴부르크주의 의무 교육 기간은 lo년이며, 대체로 3년 연한의 직업

학교 의무가 파트 타임 형태로 연결된다 출

학교 구조와 학교 종류에 관련한 다양한 규정들이 정해졌는데, 이중 일부

는 서독의 것과 차이가 난다. 국민 학교, 일반 중둥학교(Hauptschule), 김나

지움(인문계 고둥학교), 종합 고등 학교(Gesamtschule)외에 새로운 학교 종

류로 "일반 학교(Regelschule)" (튀링겐), "중학교(Mitte1schu1e)"(작센 ) 혹은

"중둥 학교(Sekundarschule)" (작센-안할트)가 있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

른주에서는 "중등 부문(Sekundarbereich) I 단계" 가 일반 중등학교

(Hauptsch피e), 실업학교(Realschule) 및 김나지움의 3가지 조직으로 정해진

반면, 작센.안할트, 작센, 튀링겐주에서는 학교 종류를 김나지움과 종합 학

교,실업 학교의 교육과정이 조직적으로 종합된 또 다른 학교 중류도 있다.

중등 부문(Sekundarbereich) I이 끝나고 얻게 되는 자격은 서독에서와 같

다.

신연방주들의 학교법에 따르면 중등 부문(Sekundarbereich) 麗단계의 학

교 종류는 전반적으로 서독의 그것과 일치한다. "중둥부문 II 단계"는 한편

으 로 는 김나지움의 상급 단계, 다른 한편으로는 직업적인 학교 종류들을 포

괄한다. 모든 신연방주에는 직업 학교, 직업 전문학교, 전문학교, 전문 상급

학교가 세워질 것이고, 특히 작센.안할트와 튀링겐주에는 직업 고등학교도

설립될 것이라고 한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작센.안할트, 작센, 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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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주에는 학교법상 직업적인 김나지움(ll학년.l3학년)과 전문 김나지움이

규정되어 있다.

특이한 것은 4개주의 학교법들은 고둥학교 졸업 시험올 포함한 8년간의

김나지움 교육과정과, l3학년이 아닌l2학년 후에일반대학입학자격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이에 반해 브란덴부르크주는 서독과 마찬가지로 l3

년간의 학업 기간을 설정). 고둥학교 졸업 시험에 통과하기까지 꼭 필요한

수업 기간은 현재 정치적인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신연방주들에서 l2년간

의 수학후에 획득이 가능한 고둥학교 졸업 중서의 효력은 우선은 문교 장

관 회의의 의결에 따라 l996년까지 과도기적으로 인정된다. i993년 3월 25

일 주수상들은 문교 장관 회의(KMK)에 l994년까지 확실한 해결 방안올

마련할 것을 위임했다. 모든 관련자들은 고둥학교 졸업중서의 질이 떨어져

서는 안 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會

학교 제도의 재편에 있어교사들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법를과 규정들

을통해신연방주들은 교사 양성을 변화된 학교 체제에 맞추고 서독의 학

교 교육 규정에 맞는 교사직을 설림해야 한다. 교사 양성 교육은 서독에서

와마찬가지로 새로운 입법을 통해 두가지 위상으로 구조화되었고, 원칙적

으 로 는 대학에서의 수업을 전제로 한다. 지금까지의 의무적인 막스.레닌주

의의 기본 학습과 필수적이었던 러시아어 및 스포츠수업은 l99o년 가을 학

기부터 없어졌다. "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들의 법에 따른 교사 자격 시

험의상호 인정"에 관한 l992년 6월 26일의 문교 장관 회의(KMK)의 합의

는교사 양성 교육의 개혁을 고려한 것이다. 교사의 재교육 및보충교육2)

은 다양하고 새로운 수업 내용 및 방식이라는 면에서 중요하다. 이에 대해

서독 주들은 여러가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2) 역주: 여기서 교사 재교육 (Weiterbildung)은 통독후 구동독 교사들 (특

히,정치.사회 과목 교사)을 대상으로 2.3년간 실시하는 자유 민주정치

법률, 시장경제 등에 관한 정치교육 과정으로 이를 수료해야만 교사 자

격이 계속 인정됨. 보충교육은 교사 자격을 인정 받은 후에 받는 전문적

이고 실무 위주의 교사 연수(Teacher Training) 파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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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93년 5월의 교육 장관 회의(KMK)는 "구동독의 교사 양성 과정의 인정

과 관례적인 경력에로의 포함"에 관해 의결했는데, 이는 신연방주에서 근무

하는 교사들을 봉급면에서 통상적인 교사과정을 거f 서 교사직을 획득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연방주에서의 교

사 자격 시험이 새로운 법에 의해 시행된 경우에는 l992년 6월의 문교 장

관 회의(KMK)의 의결 사항이 상호간 인정된다 .

4 . 직업상담

구동독에서 직업 상담은 교육성의 업무 역에에 속하는 것이었다. 이는

광역 단체나 지방 자치체의협의회, 일반 교육 담당 학교, 전문 대학 및 일

반 대학, 기업체들에 있어 전체 사회적인 과제로 자리잡고 있었다. 구동독

직업 상담 제도의 핵심올 이루는 것은 224개의 직업 상담 센타 다 幣

사회주의적인 직업 상담은 발달한 사회주의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요구

에 부웅하는 계급 구조 및 사회 구조를 형성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今

6학년부터 실시되는 이른바 "오리엔테이션 조치"를 통해 학생들의 직업 희

망과 견습 일자리를 조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사회적 노동능력

의 적절한 재생산"이라는 목표를 추구했다. lo학년 학생들중 그 해 6월 l5

일까지 아직 견습 일자리를 찾지 못한 lo학년의 학생들은 아직 마감되지

않은 견습 직장 중 하나와 계약을 맺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

어려운 조건 가운데서도 l99o년 중반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시장경제체제

에 적합한 자유로운 직업 상담이 구축되었는데, 이는 교육제도 및 직업 훈

련제도의 포괄적인 재편과 급속히 진端된 근본적인 경제적 구조 변혁 과정

이 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들 사이에서 특별히 정보 및 상담의 수요를 높

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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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설립된 신연방주내 38개 노동관청에는 고용촉진법(AFG)을 기초로

하나의 직업 상담 부서가 설치되었다. 고웅촉진법(AFG)에 따르면 직업 상

담소는 상담을 원하는 사람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가운데 자유롭고 의식

적인 직업 선택을 하도록 도우며 또한 노동시장의 현재 상태와 발전에 대

한 정보를 주는 곳을 의미한다. 개인적 직업 상담은 직업 설명과 정보 제

공, 직업 훈련의 중개, 직업 훈련 장려 서비스의 보장둥에 의해 보충된다 .

신연방주 지역의 특별한 상담 수요들의 경우는 연방 노동청의 노동 및 직

업연구소의 연구결과들을 고려하여 전문적으로 발달된 직업 정보 자료들올

통해 해결하 다 準

신연방주 지역에서는 광범위한 업무 지원, 인력 교육, 인력 파견둥을 통

해 이미 통일의 첫해에 많은 양의 정보 제공 및 상담 활동이 이루어졌다:

직업설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35,567개의 학교 상담, 7,354개의 학부모 강

좌와 6,9o4개의 강연. 28"b 2,700명의 상담요청자들에 대해 거의 58만 6천번

의 상담 대화와 7,4oo번의 그룹 상담이 이루어졌다 주

1991/92 직업 상담의 해에는 학교 상담 및 상담 대화의 수가 심지어 늘어

났다. 직업 선택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 노동관청내에 자기 정보를 위한 직

업 정보 센타(BIz)를 확충하는 작업이 진척을 보았다. l993년 중반에는 이

미 l8개 센타가 운 을 시작했다. 이외에도 9개의 이동 직업 정보 센타가

l99l년 8월 이래 비록 한시적인 것이기는 하 지만 신연방주 전역에 설치

되었다. l99l년 중반 총 l,8oo명 규모의 신연방주 지역 직업 상담 업무 인

력을 확충하는 작업이 거의 완료되었는데, 이중 965명은 상담 제공 및 중개

전문 인력이었다주

직업 상담의 중요한 과제는 청소년들에게 직및 훈련 자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1990/91년에는 i4"]-' 5,693명의 지원자가, 1991/92년에는

대략 l3"1. 8,300명의 지원자가 상담을 받았다. 직업훈련자리를 확보하여 이

를 중개하기 위해 직업 상담 부서에서는 1990/91년에는 57,900?I, 1991/92년

에는 71,300건의 업체 방문을 실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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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통보된 직업 훈련 자리들은 l99l린2년 및 l992린3년 직업훈련의

해의 경우 모든 지원자들에게 분배하기에 그 수가 충분치 않았다. 이에 따

라 직업 상담 부서는 기업이외의 시설물에 대규모의 직업 훈련 자리들을

세됐는데, 이는 무엇보다 한시적으로 호력을 가진 구동독 고용촉진법(AFG)

4oc조 4항의 특수 규정을 따르거나 혹은 학습에 장애를 받는 자들이나 사

회적으로 직업훈련을 받는데 결함이 있는 자들(AFG 40c)의 직업 훈련 장

려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l99o린l년 상담의 해에는 l99l년 9월까지

38,035명 그리고 1991/92년 상담의 해에는 l992년 9월까지 20,244명의 지원

자가 AFG촉진에 따라 기업이외의 직업 훈련 자리에 연결이 되었다 출

결과적으로 l99l년과 摘92년에는 모든 지원자들에게 직업 훈련 자리가

제공될 수 있었다. 9월말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직업 훈련 자리가 직업

훈련 자리를 연결받지 못한 지원자의 수보다 더 많이 둥록되있다. 이런 좋

은 성과를 거둔데는 청소년들의 응통성 있는 태도, 기럽과의 집중적인 접

촉,그리고 직업 상담 기관의 중개 노력이 중요한 역할올 했다를

5 . 직업 교육

구동독의 직업 교육은 한편으로는 기업 내부에서의 직업 훈련이라는 특

성을 가진 독일적 직업 훈련의 전통을 따랐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계획 경

제와 기업의 국유화로 사회주의적 사회 질서에 의한 제한을 받았다. 서독의

이원적 직업 교육 시스템 (duales System)은 다양한 교육 장소(기업/직업

학교)를 제공함은 물른, 연방국가의 체제내에서 직업 교육의 다양한 법적

귀속을 포괄하고 있는 반면(주 관할하의 직업 학교, 기업의 직업훈련을 위

한 연방의 경쟁적인 입법 권한), 구동독의 이원성은 근본적으로 이론적, 실

제적 교육의 연결에만 제한되었다. 견습생의 거의 7o%는 이른과 실습 장소

가 동일했다. 이는 이론적 수업이 기업체가 운 하는 직업 학교 기관들에

의해 기업내에 통합되었기 때른이다. 직업 학교의 l/4(거의 소기업이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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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부문의 견습생들)만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운 되었다. 기업체가 운

하는 직업 학교는 기업의 지도부에 종속되었고, 이른 수업을 담당한 직업

학교 교사들은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았다 準

직업 훈련 작업장에서의 실습 수업은 기업체에서 고용한 전문 기술 교육

자, 훈련 전문가 그리고 엔지니어 교육자들이 담당했다. 실제적인 직업 훈

련과 이론적인 직업 훈련을 통합하는 작업은 기속력있는 교수 계획이나 두

부분의 직업 훈련을 포괄하는 직업 훈련 문서에 의해 이루어졌다 .

직업교육에 관한 교육학적인 감독은 89년 대변혁시까지 "직업교육을 위

한 국가서기국"에서 담당했다. 한편 직업 교육의 계획, 관리 및 시행은 각

경제분야의 내각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콤비나트의 지도를 받았다. 직업훈련

생들의 약 4 2 %는 공업 훈련 분야에서, l 6 %는 건설 부문에서, l l %는 산림

및 농업 부문에서, 나머지는 상업, 수공업 및 서비스 부문에서 직업 훈련을

받았다.

238개의 "전문가 직업"이 있었는데, 이중 98개는 보다 광범위한 형태의

이른바 기초 직업으로 이는 몇몇 전문분야에 펼쳐져 있었다. 이보다 낮은

직업 훈련 수준을 요구하는 62개의 직업은 성적이 미진한 학생들을 위해

마련되 었다 .

5.l. 법적인 기초의 재구축, 지원 조치

통일조약 및 과도기 규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한 l99o년 lo월

3일 이후에는 서독에서와 같은 동일한 법적, 내용적 규정들이 신연방주의

이원적 직업 훈련 교육에 적용되고 있다. 직업 혼련법 및 수공업법규에 관

한 발효법들은 폐지되었다 .

연방 정부는 직업 훈련 기업체들이 자신들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과 직업

교육의 전찰문제들을 안고 있어 직업 기본교록 연도 (Berufsgrund-

bildungjahr)를 기속력있게 산입시킬 경우 심한 부담을 겪지 않을까 우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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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때문에, 직업기본교육 연도 - 산입규정은 아직효력이 발생되지 많았

다.추측컨데 산입은 기업의 직업훈련자리제공에 부정적인 향올 미칠

것이다.

현재의회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직업교육 촉진법(BerBiFG)은 5개 신 연

방주를 공식적으로 연방 직업훈련 연구소(BIBB)의 작업에 포함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직업훈련 문제에 있어서 연방 정부의 자문역올 맡고 있는

이 연구소는 사회단체, 연방, 주정부의 대표자들이 동둥한 권리를 갖고 참

여하고 있는데, 이제는 신연방주의 관계자들도 참여하게 됨으로써 그 규모

가 더욱 확대되었다
.

5.1.1. 교육 훈련 대상 직업의 구조

직업교육법과 수공업규정의 효력 발생과 함께 지금까지의 모든 구동독

전문기술자 교육훈린 대상 직업들이 폐지되었다. 이원적 직업훈련의 범주

내에 있는 직업훈련은 이후부터는 다만 직업교육법률 및수공업규정에 따

라 인정된 교육훈련 대상 직업내에서만 종결되어야만 하는데, 이미착수된

직업훈련은 구법률에 의해종결될 수 있었다
를

이같은 전환작업은 많은 경우에 커다란 문제없이 이뤄졌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동독 전문기술자 직업과 승인된 교육훈련 대상 직업사이에 충분

한유사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몇몇소수의 경우에는

구동독 직업을 일단은 한시적으로 독일 전체 지역에서 인정하는 직업교육

대상 직업으로서 그대로 두었는데, 그 이유는 이를 통해 상당한 수의 직업

훈련가능성이 보존될 수있었고 이같은 자격에 대한수요가 있었기 때문

이거나 혹은어떤직업교육 대상직업은 지역적으로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

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면철도원이나 건축장비감독 및나무장난감 기술

제조 같은 직업들이 그것이다
.

또 다른 경우로, 특정한 구동독-직업들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해(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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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예술도자기 화가나 도자기 제조인) 인정된 직업교육 대상직업을 수정

하고 재구성하는 문제가 있다. 구동독의 어떤 직업들이 장차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인 고용기회를 제공하며, 따라서 독일 전역에서 인4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심사작업이 계속될 것이다
찰

5.1.2. 직업교육 지원 프로그램

자격 부여시스템을 시장경제적으로 구축하는 작업외에도 충분한 수의 직

업 훈련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처응부터 중요한 과제 다. 그러므로 기업체

의 직업 훈린 자리의 형성을 고려하고 서독의 자격 부여시스템을 전환시키

는데 생겨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미 l99l년 정부예산에는 통일

조약 제28조를 근거로 하여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었는데
I

이 조치들에는 마이스터시험 교과과정 및 기업창업 교과과정에 대한 연수

지원,상공업 회의소를 통한 비지니스맨 실습회사의 설립 지원 및 상공회의

소의 직업 상담가들을 위한 인건비 보조금이 규정되어 있다
수

이를 위해 l99l년에 5,2oo만 마르크, l992년에는 7천만 마르크, l993년에

는 2U 9,600만 마르크를 출발자금으로 지원했다. i99i년과 i992년에 또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연방주에서의 직업교육 수용태도를 강화시키기 위한

정보제공 및 동기부석 캠페인이 실시되었다. 이 캠페인은 l993년에도 실시

중이며, l994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주

"동독부흥" 공동대응책의 일환으로 연방 정부는 l99l년 신연방주 지역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l99l년중 직업 훈련 자리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하여 신

연방주를 대상으로 한 일련의 직업 훈련 자리 장려조치를 의결했다. 2o인

이하의 소기업에서의 직업 훈련 자리를 장려하기 위한 연방 교육장관의 특

별 프로그램이 연방정부 조치의 핵심을 이루었다. 노동관청이 실시하는 2억

5천만 마르크 규모의 이 프로그램은 l99l년에 체결된 모든 직업 혼련 계약

서에 대해 5천 마르크의 일회성 보조금을 보장하 다. i99i년 i2월 말까지

거의 3만개의 직업혼련원자리를 지원했다. 이는 신연방주에 중소기업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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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구조 및 교육구조를 확충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출

5.1.3. 여성

구동독 소녀들은 통일을 시점으로 직업선택의 전망이 서독에서보다 더

넓어졌다. 상업, 기술 부문에서는 직업 훈련 자리의 배당분이 높았으므로 t

구동독에서는 비교적 많은 여성들이 또한 상업, 기술 부문의 직업분야에서

직업훈련을 받았다. 여성의 취업율은 서독에서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중간

지도자 위치에서 자격을 갖춘 여성의 수는 서독지역 보다 더 많았다 출

소녀들과 여성들의 직업선택 전망은 현재 좁아지고 있고, 점차적으로 서

독의 수준으로 조정될 것이다. 이원적 체계에서 직업 훈련 자리를 구하는

경우에는 문제들이 생겨난다. i992년에 기업체 외부에서 고용촉진법(AFG)

4 o c조 (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견습생의 2/3가 소너들이었다출

5.1.4. 우수자 장학피도

연방교육성은 직업교육 우수자 장학제도 프로그램을 실시, 일반 교육 및

직업 교육에 대한 동둥한 가치성부여와, 또한 그와 함께 이원적 직업훈련교

육의 매력올 상숭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연방교육성은 l9간년 여름 처음

으 로 직업교육법 및 수공업규정(이원적 직업훈련교육)에 따라 직업 훈련

(Ausbildung)을 마친 젊은 취업자들을 위해 우수자 장학제도

(Begabtenforderung)를 창설했다. 신연방주 지역에서는 전문 근로자 직장이

나 구동독 전문학교에서 직업 훈련을 수료한 자들은 처음부터 이 제도의

대상자들이 되었다 .

이 장학제도는 직업교육 담당부서에 의해 실시되었다. 장학생들은 신청을

통해 특별히 수준높은 직업심화교육의 비용에 대해 3년 이상 매년 3,ooo 마

르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전체 연방지역에 걸쳐 l993년중 약 8,loo

명의 장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2,6關만 마르크가 제공되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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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방주 지역에서도 해당 부서들은 상공업 및 수공업 분야에서의 프 로

그램에 거의 완벽한 정도로 협력했다. 체제 전환과정과 또 부분적으로는 여

러 직업 부문의 경우 수료생 수가 적어 생겨난 어려움을 감안하면 신연방

주 지역에서 해당 부서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은 고무적인 것이다 출

이들의 신청에 근거해서 l993년중 495명의 장학생들에 대해 약 l,5oo만 마

르크를 지원할 수 있었다. 연방교육성은 늘어나는 장학생 수를 지원하기 위

해 담당부서들의 인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다 출

5.1.5. 장에자 지원 (Benachteiligtenforderung)

과거 구동독에서는 서독이 특히 고용촉진법(AFG) 40c조에 따라 실시하

고 있는 것과 같은 장애자 지원 제도가 있었다. 성과가 부진한 청소년들을

위한 조치들은 청소년들을 노동 현장으로 통합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데
f

이같은 조치들은 기업체의 의무나 "고용보장"를 넘어서는 성과를 거두었다 .

현재 신연방주에서도 무엇보다 장애 청소년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통해

이들이 현실적으로 지속적인 고용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인정된 직업

훈련코스를 마치도록 하는데 중점이 주어지고 있다주

직업 훈련 제도의 전환은 장애 청소년들의 직업적인 자격부여에 있어 구

조적인 면에서나 개인적인 면에서 특히 지속적인 향을 끼쳤다. 해당 청소

년들의 직장외 직업 훈련 교육이나 혹은 사회교육적인 보호를 포함한 직업

교육과 관련한 지원을 담당할 자발적인 담당기관들이 우선 마련되어야 했

다.

교사 및 직업교육 담당자들에게 사회교육적인 방향의 직업 훈련 개념은

매우 낯선 것이었다. 사회교육 담당자들은 직업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다 .

연방 정부, 연방 노동청 및 주정부들은 l99o년 부터 여러 조치들을 통해 장

애 청소년들의 직업 훈련을 위한 법적, 물질적, 개인적인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미 l99o년 중반에 고용촉진법은 몇몇 과도기 규

정들과 더불어 구동독내에 도입되었다. 고용촉진법 제4oc조 (2)항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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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청소년들은 직업훈련자리와 관련한 지원(l99l년 약 l,10071), 1992년

약 4,6oo개 추가) 또는 기업 외부의 시설에서의 직업훈련(1991 (d 3,200개 f

l992\1 6,300개 추가)을 를해 인정된 직업수료(Berufsabsc린uB)를 달성할

수 있었다 .

연방교육성은 l99l년 부터 교육과정의 안내라는 의미에서 전체 교육 담

담자들을 대상으로 장애 청소년 직업교육의 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발전시

키기 위한 조치들과, 신연방주 지역의 장애자 지원의 일환으로 교육인력 및

지방 결정권자들 내지는 전파자3)들을 대상으로 전문적, 개념적 조언을 제

공하는 조치들을 지원해 오고 있다. 연방 노동청은 장애자 지원에 종사하

는 인력을 대상으로 특별 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신연방주 지역

내의 장애자 지원 담당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l992년중 이 특별 재교육 세

미나에는, l474명의 직업 훈련교사, 지원 교사 및 사회 교육 담당자들이 참

가했다.

5.1.6- 신연방주의 직업학교 (Berufsschule)

신연방주들은 i99l년 3월 l5일자 직업학교에 관한 문교 장관 회의(KM K )

의 합의를 기초로 직업 학교 제도를 학교법률에서 규정하 다. 이로써 신연

방주 지역의 직업 학교들은 직업 학교의 교육적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다 출

직업과 관련한 수업올 위해서는 인정된 직업훈련용 직업에 대한 문교 장

관 회의(KMK)의 교수 계획들이 수업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 이른바 인소

수 종사 직업(Splitterberuf)"의 부문에서는 신연방주들은 모든 주에 걸쳐

적용되는 직업 학교 수업의 조직에 편입되어 있다. 막대한 재정을 사용함으

로써 직업 학교들은 직업학교 학생들이 직업훈린 교육종료를 위한 중앙연

방 회의소 시험의 요구들을 충족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

3) 역주: 전파자(Multiplikator)란 교육을 받고 이 내용을 다시 전파시키는

사람으로 독일의 경우 주로 교사, 교수 또는 기타 가르치는 직업에 있는

자들을 말함.

. 473 .



제6장 교육 . 학문 . 연구

구서독의 지원하에 실시되고 있는 적웅 및 자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

그램은 직업학교 수업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동서독간의 상호

지원 프로그램의 범주안에서 각 주의 크기에 따라 각 주당 l만명의 교사까

지 구서독의 재교육 프로그램에 편입되었다. 학교 행정을 구축할 때도 이와

같은 방식의 지원이 있었다 .

연방정부는 "동독부흥" 공동대웅책의 범위내에서 주 및 지방 자치 단체

들의 자기 책임성에 유념하면서 이들과 행정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협약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들은 특히 학교, 병원, 양로원 둥의 신속한 재정비를

위해 총 투자금의 형식으로 5o억 마르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직업 학교들

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자치 단체들은 이 재원을 제

한적으로만 사용했다. 직업 학교의 건립과 설비를 위해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보충 수요를 고려할 때, 향후 lo년간은 직업학교 건립

을 위한 계속적인 투자가 불가피할 것이다 會

5.1.7. 기업공동 직업 교육 기관

연방교육성은 쇼기업의 직업 훈련 구조를 장려하고 확고하게 하기 위하

여 신연방주 지역에 초기업적 직업 교육 기관의 설립을 위한 다단계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제 l단계로 수공업, 소기업 및 건축

업의 직업 분야와 경 가적인 자질의 전수에 집중하고 있는데, 중기적으로

는 구서독 수준에 이르는 것올 목표로 하고 있다 等

l99l년 l월 l일 이래로 신연방주에서는 9,28o개의 작업장, 942개의 교육

장 그리고 68o개의 기숙사 조성을 위하여 주로 건축, 금속 및 전자부문의

직업 분야에서 42개 프로켁트에 대략 l억 6천만 마르크 규모의 지원이 이

루어졌다. 건설 부문에서는 단계적 직업 혼련인 "건축(Bau)"의 전환을 가속

화하기 위한 일시적인 성격의 작업장을 마련하는 것이 주종이었다. 이는 신

연방주의 경제 회복과정에 있어 건설업이 지닌 중심적인 역할과도 일치하

는 것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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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연방교육성은 l992년중 신연방주 지역의 중간 규모 및 대규모

제조업체들의 직업 훈련 능력을 향상시키고 금속 및 전자 분야 직업에서의

자격 시험 실시를 개선하기 위한 일회적인 프로그램올 실시했다 출

이 프로그램의 범주에서 몇몇 기업들을 선발해 현대적인 기계, 기구 및

제어기술의 모의실험장치 둥을 설치해 주는데 약 2,9oo만 마르크가 사용되

었다. 모범기업들의 지역적 분배는 추가적인 초기업적 직업교육을 통해 신

연방주 지역의 직업 훈련 상황을 개선하게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위에 언급

한 설비들은 중간 시험 및 수료 시험의 준비와 시행올 위해 사용될 수 있

다.

연방교육성이 실시하는 기업 공동의 직업훈련 작업장의 지원외에도 연방

경제장관은 l99o년 신연방주의 수공업, 중소기업, 무역업 및 기타 서비스업

부문의 평생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l99o년 이후 이 프

로그렘에 의해 69개 프로젝트에 2억 4천만 마르크의 지원금이 제공되었다 출

연방경제성은 기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년전 부터 실시

하고 있는 기업 공동의 직업교육의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을 l99l년 부터

신연방주 지역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l99l년과 l992년에는 전공 단

계(직업훈련 제2-4년차)의 교과 과정뿐 아니라 기초 단계(직업훈련 제l년

차)의 교과과정에 대해서도 보조가 이루어졌다 출

l99l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6l,7천명이 참가한 5,923의 교과과정에 대해

약 83o만 마르크의 장려금이 신연방주의 조직체들에 제공되었다. 서독 지역

에서 이 조치는 같은 기간중 75"1- 3,721명이 참가한 70,465 교과과정에 대

해 약 9,l9o만 마르크의 지원금을 제공했다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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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직업 교육 관련 인력의 학력인정 문피 (직업학교 교사 및

직업교육 랄당자)

교사 직업훈련의 구조를 전환하는 작업에는 직업학교 교사훈련의 개혁도

포함되었다. 추가적으로 교사 재교육이라는 포괄적인 조치들이 신연방주의

독자적인 프로그램 형태로 또는 서독주들이 참여한 가운데, 또는 부분적으

로는 대학에서의 학업제공 둥의 형태로 실시되었다 출

연방교육성은 통일조약의 규정외에도 측면 지원적인 조치들 특히 직업

적 재교육 조치둥을 통해 직업 교육이 신연방주에서의 경제적 발전과 더불

어 활기있게 이루어지도록 배려했다. 이 조치들 가운데 하나는 동독지역 직

업교육 인력 자격부여 프로그램(pQo)으로, 이를 위해 i990'd-1992년 기간

중 약 5천만 마르크가 소요되었고, l993년 예산에서는 2,3oo만 마르크의 재

원이 책정되있다 會

이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기업내의 직업훈련 담당자들, 직업출련 상담가들

및 평생교육 상담가들의 적웅 능력에 도움을 준다. 그들은 직업교육의 전파

자들로서 전문 근로자들이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때 상담을 해주고, 이들이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재교육해야만 한다
.

이같은 조치들 외에도 법규들은 직업적 재교육이 신연방주에서 계속 발

전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

신연방주 지역의 기업소속 직업훈련가들은 앞으로 전문적인 자격이외에

"직업교육의 근본문제", "직업훈련의 계획과 시행", "직업교육에서의 청소

년" 그리고 "법규"의 역에서 직업 교육적, 노동 교육적인 지식을 취득했

음을 증명해야 한다. 해당 직업 훈련가 자격규정이 신연방주 지역에 확대
.

적용되었다 .

응를성있는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구등독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

인정되고, 현재 이미 직업교육을 받은 상태이고 앞으로 5년 내에 이것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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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한 사람은 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으며, 앞으로 전문가 시험을 치르고 o)

어직업훈련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미자신들이 직업훈련가 자격
시험을 치루어야만 한다는 점을알고있다.

5.1.9. 경피치 및 직업학교간의 기술전수 및모릴연구

신연방주 지역에 있어 경제계 소속의 시설들 및직업학교에서의 직업교
육실습을 신속히 현대화하고 구서독 수준으로 과감하게 평준화하기 위해
연방교육성은 l99l년부터 l995년까지 "혁신.이전.프로그람硝"novations-

Transfer-Programm)"o)] 3,750만 마르크를 제공하다. 이로써 새로운 모

델프로젝트나 서독지역의 다른혁신적인 프로젝트에 서 나온 결과들이 신
연방주 지역의 직업교육 시설들에 이전될 것이며, 이같은 결과들은 필요한
경우 적용되거나 계속 발전될 것이며, 특히동서독 교사의 협력적인 공동작
업을 통해 직업교육실습으로 전환될 것이다. 각신연방주는 주단위를 초월
하는 이전 프로젝트나 시범계획(주로 경제부문에서)올 통해또는각주에 특
수한 이전프로젝트나 시범계획("직업교육~부문에서)을 통해 혜택을 받았
다. 전체적으로 l993년 3월까지 23개의 이전프로젝트에 대해2,4oo만 마

르크의 지원금이 제공되었다
.

신연방주 지역의 시급한 과제들을 감안할때 이같은 계획들은 특히 다음
과같은 역에 걸쳐있다

.

- 직업 교육과 평생교육에 있어새로운 기술

- 경 가 및 기술자 직업교육시 시장경제적 사고와 직업적인 행동
도입

환경보호 부문의 자격부여

직업교육및평생교육에 있어새로운 방법른

자격을 갖춘 상담/평생교육

직업교육 담당자의 자격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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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조직의 구축

5.2. 구동독어서 취득한 직업 자격중의 인정

통일조약 이후 구동독에서 취득한 혹은 국가가 인정한 모든 직업훈련 수

료증 및 자격증들은 학교나 대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신연방주에서 계속 유

효하다. 실시된 시험이나 자격중들은 구서독에서의 시험과 동일하며 동일한

자격을 부여받는다(통일조약 제37조 (l)항). 이 원칙은 수료중 및 자격증이

서로 동둥하다는 한도내에서 유효하다. 이 동둥성의 여부는 각 해당 관청이

신청에 근거하여 확인하게 된다
를

한편 통일조약에 따르면 직업교육의 역에 있어 직업훈련 대상 직업의

체제나 전문가 직업의 체제에 따른 합격중명서, 인정된 직업훈련 대상 직업

에서의 도제 시험은 관청의 확인이 없이도 서로 동둥한 것으로 인정된다
출

l9料년 l2월 6일자의 "수공업 명부에의 둥록을 위한 전제로 전통 산업

명장(마이스터)들의 직업훈련 수료 인정에 관한 규정"에 기초하여 i992년 i

월 l일 부터는 신청에 의해 구동독의 "민족전통" 명장(기능보유자)들이 특

정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수공업 명부에 둥록될 수 있다.

산업전문가로서 활동하기 원하는 "민족 전통".명장들을 위해 기업가 및

근로자 단체들은 "민족 전통" 명장의 수료를 산업전문가 수료에 포함시키

는 목록을 마련했다 .

연방 노동청은 연방 직업교육 기관의 협력하에, 동독의 직업훈련 대상직

업을 서독의 직업과 비교하는 문서를 간행했다.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각

관청이 신청에 의해 등가성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

문교장관 회의는 l993년 5월 구동독의 전문학교 졸업이 서독의 전문학교

및 직업전문학교 졸업과 등가한지를 확인하는 문제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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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직업 재교육의 장려

독일 통일은 신연방주 지역의 경제구조를 급격히 변화시켰으며, 이는 약

4백만명의 취업자들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을 보완하거나 완전히 새

로운 자격을 취득해야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계획경제로 부터 시장

경제로의 전환은 직업연수의 제도적, 내용적, 사회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

화시켰다. 기업체 소속의 직업 연수 기관중 2/3는 이미 해체되었고, 나머지

l/3은 자발적인 운 자들에 의해 새로 설림되거나 전환되었다. 구서독의 많

은 직업 연수 담당기관들이 신연방주 지역에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를

연방 노동청은 상당한 규모의 재원을 투입, 노동 시장 정책을 안정화 시

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직업 보충교육 및 직업 전환교육에 대한 지원금은

(직업숙달 보조금 포함) l992년에는 ll3억 마르크에 달했다. 연방 노동청의

이같은 노력에도 블구하고 적웅을 위한 주요 부담은 물른 기업 스스로가

젊어져야 한다. 현재 많은 경우에 있어 참가자들은, 특히 특수한 방식으로

경제적인 변혁과정을 려고 있는 주들의 경우, 아직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

은 경제구조적 발달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

지금까지의 경험을 볼때, 자격 구비의 문제가 지식이나 교육 수료를 조정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직업 재교육이라는 전를적인 수

단만으로써도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근

로 문화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에 관한 문제이다. 직업 재교육 및 기업 연수

는 한편으로는 기능적 및 기능 외적인 자질의 확대에 기여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확림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것은 노동 과정 중에 자격 취득의 내용과 방법이 직접 근로활동과 연결

됨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현장에서 자격을 취득하는 이러

한 형태는 적합한 기업구조 및 근로조직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다.

연방교육성은 기업체의 이같은 노력들을 자격증 수요 분석을 위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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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수요에 적합한 기업의 직업 재교육을 위한 새로운 모텔의 완성, 그리

고 다양한 인력 개발 전략올 위한 모델 개발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찰

6 . 편생교육(Weiterbildung)

경제질서 및 사회질서의 구조가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신연방주의 평생

교육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양적 및 질적인 차원에서 도전올 받고 있다.

신연방주 주민들에게 다원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와 사회적 시장질서의 새로

운 측면들에 친숙하도록 해주며 새로운 개인적인 직업적 전망을 열어주는

데 기여해야 한다. 동시에 각 개인들이 개인적 인생, 교육경력 및 직업경력

에 기반을 둔 자신의 아이덴터티를 새로운 사회에 통합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평생교육 특히 직업부문의 평생교육은 경제적 발전과

긴 한 관계에 있다
準

이같은 특수한 상황에 적합한 요소들에는 동서독에서의 평생교육 경험을

포함하는 구상들 및 이에 해당하는 평생교육 담당자들(Weiterbildem)의 능

력이 포함된다. 해당 지역의 노동 시장 상황, 찰가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

질 및 능력 그리고 학숨 습관과 기대를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에 참

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은 이 역에 만

족스러운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점진적인 상호간 학습 과정을 계속하

고 가장 두드러진 경제적 구조를 고려하는 것은 신연방주의 평생교육이 자

신에게 부과된 높은 기대들을 충족시키고, 동시에 지역의 발전을 활성화시

키는데 있어 중요한 조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
.

평생교육 관련자들, 즉 평생교육 담당 중앙협회, 기업주와 근로자 단체
.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반적인 질문에 대해 상담하기 위

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른바 "평생교육 협력활동(Die Konzertierte Aktion

Weiterbi1dung)"(KAW)은 신연방주 지역에서의 다원적이며 수요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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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체계의 구축을 처음부터 지원해왔다. 그래서 l99o년 이래 평생교

육에 관한 질문들, 특히 여성들의 교육 문제와 고용문제에 관한 몇차례의

토론이 실시되었다. "평생교육 협력활동"은 "신연방? 때서의 평생교육"이라

는 주제를 계속 자신들의 중요한 활동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으며, 이를 위

해 독자적인 작업팀을 구성하 다. 동시에 신연방주가 보유하고 있는 동구

권 국가 관련 언어 능력 및 문화 능력은 예를 들어 그 국가들의 직업교육

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우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6.l. 신연방주의 평생교육 입법

신연방주의 평생교육 입법과정은 매우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튀링겐과

작센.안할트에서는 l992년 중반 이후로 성인 교육을 위한 법률이 마련되 고

있고, 브란덴부르크와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에서는 평생교육 법안이 최

종 표결 과정에 있다. 작센주는 당분간 평생교육 법률을 다루고 있지 않다
.

그러나 l992년 이후 부터 필수적인 평생교육 구조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방침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 지원방침들은 l993년에도 계속 적용될 예정이

다. 브란덴부르크주는 신연방주 중 유일하게 평생교육 법안에 또한 교육면

제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이것은 l996년 이전에는 효력을 갖지 않

는다. 나머지 주들에서는 교육 휴가 규정/교육 면제 규정이 현재의 상황을

감안해서 우선은 보류되었다 .

6.2- .일반 평셍교육 및 문화 평생교육

연방교육성은 신연방주 지역의 일반적, 정치적 및 문화적 평생교육의 구

조조정을 처음부터 일련의 다양한 조치들을 가지고 지원해 왔다. 이 과정에

서 우선은 시민대학(Volkshochschule)의 프로그램들을 현실화하고 보충하

며, 그리고 구동독 시민대학에서 치중했던 일반 평생교육이 다른 담당기관

특히 민간 담당기관들의 프로그램들로 보충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전에는 중앙집권적 평생교육이 이제는 다원적 교육 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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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구성되었다주

시민대학의 자치단체화와 관련한 동독 시민대학에 대한 상랄 지원은 동

독 시민대학 협회의 연락처 프로껙트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연방교육성

은 l993년 말까지 이를 위해 총 95만 마르크를 지원했다. 이 자치화 과정은

그 동안 큰 진척을 보았다
를

신연방주의 구조 변화 및 가치 변화는 또한 많은 문화 역에서 거대하

고 질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평생교육 수요를 야기시켰다. 연방교육성이

l992년부터 l994년까지 75o만 마르크를 지원하며 교육 담당 단체

(Tragerverbund)가 시행한 신연방주에 대한 문화부문 자질 향상 프로그램

은 새로 확충된 문화 행정 부문의 종사자들에 대한 평생교육 조치, 문화관

련 직업 종사자에 대한 상담제공 및 자질 향상 기회의 제공, 대학에서의

문화교육 자질향상 조치,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 또는 민간이 운 하는 문화

관련 협회나 기관의 신축을 위한 융통성있는 프로그램들을 포괄한다. 전체

적으로 이같은 조치들은 민주적인 문화 구조의 건설에 기여하고 있다
準

6.3 평생교육의 질파 투명성 저고를 위한 장려리

평생교육 부문의 중요한 특징은 그 프로그램과 담당기관들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평생교육 부문은 담당기관들과 프로그램의 다원주의와 경쟁을 특징

으로 하는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서 각 개인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

한 프로그램을 찾는다 .

국가는 이 부문에서 보조의 원칙에 따라 행동을 한다. 즉 국가는 평생교

육 프로그램이 참가자 위주 그리고 수요 위주의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며
.

또한 모든 사람이 프로그램에 동등한 자격을 갖고 접근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의 사회적 의무는 특별히 지원을 필요로하는 대상 그룹들을 위해

있다.

평생교육의 . 특히 고용촉진법(AFG)의 지원을 받는 직업 부문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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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 엄청난 수요는 신연방주 지역에서 한때 평생교육 시장을 패곡시켜왔

다.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이들의 질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점은 신연방주

지역에서의 평생교육의 새로운 구조와 내용올 형성하는 과정에서 특히 나

타난다.

보충교육조치와 직업전환교육 조치를 위한 질적 기준에 따라 요구되는

조건들이 고용촉진법에 따라 장려된 조치들에 부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연방노동청은 l99l년 8월 2l일과 l992년 7월 i4일자의 법령 발포시 직

업적 보충교육과 전환교육에 있어서 질과 경제성의 보장을 위한 원칙을 구

체화하 다. 고용촉진법 제34조에 따른 시험에서는 특히 교육 담당기관들의

능력과 진지함, 적절한 참가 조건들의 준수, 경제성과 절약 원칙의 준수 및

교수 능력의 적합성이 재검사되는데, 이 시험은 조치 시작 이전에 완료되어

야 한다.

그 밖에도 교육 조치들이 상황에 적합하고 질적인 수준을 갖추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 노동청 차원의 초지역적인 시험 그룹들이 설림되

어 임의 추출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예고 없이 개별조치들에 대해 검증작업

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l992년에는 총 425개 조치들에 대한 검토작업이 있

었다. 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제거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며, 제거될 수 없는

결함들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 담당기관과의 협력은 중단된다 .

연방교육성에 의한 지원과 더불어 그리고 다양한 평생교육의 역에서

얻은 경험들을 기초로 교육 담당기관이 스스로 책임지고 조직화 하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한 질적인 평가 기준들이 마련되었는데, 여기에는 교

육의 수료증명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기초로 현재 동서독에는 자발적

인 자기 통제에 대한 토대로서 직업 부문 평생교육을 위한 질적수준.의 향

상을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생겨나고 있다 .

아울러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노동부처, 경제계가 긴 하게 협력하는 가

운데 연방 교육성의 재원(%- 1,500만 마르크)으로 신연방주 지역의 6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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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단체에는 평생교육 상담소들과 데이타 뱅크가 설치되었으며, 투명성 및

정보가능성의 개선을 위한 기존의 경험들을 평생교육 부문에 이전하는데

대해 지원이 이루어졌다
출

6.4 시범 계획

나아가 연방교육성은 신연방주에 일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닌

다수의 시범 계획을 지원하고 있다
.

. 지역적 차원에서 평생교육부문의 새로운 다원적 구조의 확충지원

. 특변한 대상 그룹(예를 들어 평생교육 담당인력 둥)올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의 프로그램 지원

평생교육의 특별한 주제(예를 들면환경보호, 시대사 둥)를 위한자

료 지원

신연방주 주민들의 일상 문제에 대한특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a1

원

평생교육 부문에서의 현대적 매체의 이용과 투입지원

7 . 교육 축진

7. l 연방 교육 촉진법어 따른 교육 촉진

구동독의 지원제도는 l98l년 이래로 부모에 의존하지 않는 학업 지원을

실시해오고 있다. 수요를 채울수 없는 기본장학금 외에도 많은 보조금들이

보장될 수 있었다. 이와는 별도로 성적장학금이 있었는데, 이것은 한편으

로는 좋은 성적에 달렸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범적인 정치적 태도에 좌우되

었다.

l99o년 7월 l일부터 소득과는 무관한 기본장학금과 소득 의존적인 증가

. 4 & 4 .



t 제6장 교육 . 학문 . 연구

금이 조합된 형태가 도입되었다
.

신연방주 지역쉐 연방 독일의 교육 촉진제도를 도입하고 구동독 장학금

법을 연방 교육 촉진법(BA施G)에 따른 교육 촉진에 맞게 전환하는 작업은

가입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예외 규정 및 동화 규정을 전제로 하

다. l99l년 l월 l일을 기준으로 연방 교육 촉진법을 도입하기 위하여 통일

조약은 일종의 과도기 규정을 정했는데? 이 규정에 따라 교육 촉진의 최종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구동독법에 따라 l99o년 lo월에 지불된 장학금이 보

장되었다
.

신연방주 지역에 연방 교육 촉진법이 도입된 후에도 입법자들은 신연방

주 지역의 발전에 응통성있게 대웅했다. 그래서 l99l년 7월 소득 정산시
t

단기적으로 신연방주 지역의 변화된 소득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소득정산

현실화의 가능성이 마련되었다
출

l992년 가을 구서독의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기본 요구가 어느 정도 충족

되었다. 다만 이른바 거주수요의 경우에는 임대료의 차이가 다양해 아직은

상당한 격차가 있다. 이같은 개선을 통해동서독간의 생활수준의 평준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漆

신연방주 지역에로의 연방 교육 촉진법의 도입은 기존의 조직 구조 및

기술적인 발전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 다. l99l년 3월 말까지 교육촉진관

청이 자치단체 차원에 2l6개, 학생회에 l5개가 설치되어 제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독일 학생회 (Deutsches Studentenwerk)의 지원으로 연방교육성이

실시하고 23o만 마르크의 지원을 받는 교육 및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l9 9 o

년 lo월 부터 l992년 말까지 동법의 실행을 위해 새로 설립된 직업 훈련

촉진 담당 관청소속 약 7oo명의 직원들이 교육을 받았다. 신연방주 지역에

서의 연방 교육 촉진법의 도입과 촉진 기관들의 설립 작업은 l99l년 중반

근본적으로 성공적으로 종결되었다. 이 때까지 약 l8만명의 초중고학생과

대학생들이 연방 교육 촉진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았다. 이중 대학생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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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원이 전체의 9o%를 차지했는데, 이는 구서독과 비교해 볼 때 거의 3

배나 높은 수치 다
.

7-2 기업피의 직업 훈련생들을 위한 개인적 지원

기업내에서의 또는 기업 외부에서의 직업교육에 참가하는 교육생들(도제

들)의 교육 지원 및 주 학교법에 속해 있지 않는 직업준비 교육 조치에 참

가하는 자들에 대한 교육지원은 신연방주의 경우 새로 설림된 38개 노동관

청의 임무이다. 이에 대한 법적인 토대는 고용촉진법(AFG)이다
출

교육 훈련생이 미성년으로서 부모의 집을 띠나 거주하거나, 부모집에서

직업 훈련장까지 일정 시간안에 다다를 수 없는 경우 그 훈련생은 직업훈

련 지원금을 요구할 수 있다
.

통독 이후 통일조약에 따라 직업 훈련 지원금을 계산하는 데는 우선은

l99o년 7월 l일에 구동독의 노동사회부가 구동독의 고용촉진법 (AFG)을 기

초 로 정한 바 있는 수요 금액과 소득세 공제액이 계속 유효했다출

(새로운 신청의 경우) l992년 7월 l일 및 (기존 신청건의 경우) i992년

lo월 l일자로 연방 노동청 행정위원회는 신연방주 지역의 직업 훈련생들을

위해 새로운 지원긍액을 확정했는데, 이는 기본 수요라는 면에서는 서독 수

준에 부웅하는 것들이었다. 여전히 남아있는 차이점들은 연방 교육훈련 촉

진법(BA施G)의 규정에 의거하여 평균적으로 낮은 집세를 고려하고 있다.

부모와 배우자 수입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되는 소득세 공제액은 두 단계

(l992년과 l993년)에 걸쳐 서독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

직업교육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과도기 단계에서 부모의 거주지 이

외의 지역에서만 직업 훈련 자리를 찾을 수 있었던 교육생들의 직업적 이

동성을 수월하게 해 주었다. l992년에 직업교육 지원을 받은 수는 7,5oo명

에 달했다. 아울러 아직은 직업을 갖기에 미성숙한 청소년들이나 혹은 직업

경험이 없는 젊은 실업자를 위해 학교 밖에서 직업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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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들이 마련되었으며, l992년중 약 11,900명의. 청소년들이 여기에 참가했

다.

8 . 교육 분야어서의 국제 협력 및 교류

구동독의 국제관계는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구동독 외교정책의 특수성에

의해 결정되었다. 집중적인 문화 관계, 교육 관계 및 학문 관계의 구축은

당시 유럽 지역의 사회주의 국가들 및 제 3세계 국가의 일부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

특히 소련을 지향하는 교육정치적 외교관계가 상호적인 측면에서 매우

강력하게 나타났었다. 석기에서도 특징적인 것은 고도의 중앙집중화가 있었

다는 점이다. 학생 그룹과 훈련생 그룹의 교환 및 해당 교육 연구 기관들의

공동 작업에 관한 일련의 협정들 외에도 대학간 교류 및 학문간 교류가 특

히 활발했다 .

다국적인 교육 정책적 활동들은 대체로 상호 경제원조 위원회

(C O M E C O N )의 범주내에서 공동 작업에 집중했었는데, 물른 동 위원회는

독자적인 교육정책 프로그램이나 해당 기구들에 관한 규정은 갖고 있지 않

았다. 동 위원회에서 핵심은 상호간 경험 교환과 정보의 교환에 있었다. 상

호 경제원조 위원회 회원국들간에는 l972년 부터 제 2차 수료와 자격증, 대

학졸업증과 학위의 상호 인정에 관한 다자간 협약이 있었다
구

문화 부문과 교육 부문에 있어 사회주의적 국가의 범주를 넘어서는 국제

적인 교류는 유네스코에서의 공동 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는 대

체로 해당 부처의 차원에만 제한되었고, 실질적으로는 미미한 성과만을 가

져다 주었다 .

구동독이 보장했던 제 3세계 국가에 대한 핀육 원조는 구동독의 개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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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외교정치적인 고려와 접하게 연관되었다. 교육 시설의 확충에 대한

원조나 상담자들과 교사들의 파송 또는 교수 재료의 개발과 양도 이외에도

구동독의 직업훈련은 직업훈련 시설들에 있는 전문가 차인에서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과 전문 학교교육의 범주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해당 부처간에 체결된 연구협력에 대한 중앙집권적 조치 계획 및 주제

목록이 중단됨에 따라 이제 신연방주에 있는 대학들은 자기 책임하에 그리

고 기존의 독일 연방의 중개 조직들의 지원을 받아 대외 관계를 실현해 나

가야 한다. 이는 특히 동유럽에 대해 존속하는 협력 관계를 새롭게 평가하

도록 요구하 다. l99l년 이래로 대학들에는 생산력이 있는 것으로 증명되

었고 이에 계속해서 상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전통적인 접촉들을 또한 미

래에도 속행하도록 하기 위한 형식적인 여건들은 조성되었다. 그러나 이는

각 대학인력의 개혁에 달려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대학에 대한 일반적 개혁

과정은 각 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국제적 협력에 대한 개혁도 수반할 것이

다.

8.l 교류촉진과 국저 협력어 대한 신연방주의 찰여

독일 통일 직후 특일 학술 교류처(D A A D )는 유학과 학자 교환에 대한 기

존의 구동독.지원프로그램을 넘겨받았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는 구동

독 정부가 시행해 랐으며 시행중인 모든 교환 프로그램과 지원 프로그램을

행정적인 면에서 계속 속행하는데 있다 .

연방 정부는 95개국에서 유학 온 약 6,5oo명의 외국 장학생들과 외국에서

공부하는 약 l,2oo명의 구동독 학생들 중 누구도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방지책을 마련하 다. 개발도상국에 활동중인 loo여명이 넘는 구동독

학자들의 찰동도 계속 지원을 받았다 .

연방 정부는 각 개인의 사회적 만정 보장과 정치적 신뢰 형성을 위한 이

같은 조치들을 위하여 l4개의 추가적인 지원 프로그램들의 범주내에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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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재원을 투입했는데, 이는 기존의 건설적인 대학간 국제 교류를 보존하고

새로운 국제교류의 문을 여는데 기여했다. 이 외에도 l99l년 이후 신연방주

를 독일 연방과 해당 중개조직들의 모든 교환 프로그램에 체계적으로 편입

시키는 작업이 있었는데, 이는 직업교육 분야뿐 아니라 대학 분야에서도 이

루어졌다 구

통일조약이 효력을 갖게된 직후 신연방주들은 문화 협정 및 특별한 쌍무

협정에 기초하여 특정한 교육제도 분야를 위해 일하는 전문위원회에 편입

되었다. 상호협정의 일환으로 예를 들어 직업훈련생올 위한 교환 프로그램

이 시행될 경우 신연방주의 청소년과 성인들은 l99l년부터 해당 프로그램

에 참여가 가능했다
구

동시에 직업교육의 범주에서 외국체류 가능성에 대한 정보 및 상담이 강

화되었으며, 외국에서 적합한 파트너를 구할 경우 실제적 지원이 이루어졌

다.연방 정부는 이로써 신연방주 지역의 대학들과 새로 설립된 전문대학에

대한 책임을 다하 다. 즉 연방정부는 대학의 분위기와 학계의 분위기를 개

혁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하 으며,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주단위를 초월하

는 대학 교류의 유지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기여를 하 다
零

8 . 2 유럽 ?동피의 각종 대첵

통일과 더불어 신연방주는 유럽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신연방주 지역

의 교육 시설들은 이제 공동체의 교육정책적 공동 작업에 적극적으로 협력

할 수 있었다. 특히 대학들은 행동 프로그램 (Aktionsprogramme)에 참여를

통해 신속하게 유럽 차원의 공동 작업에 참여하려는 회망올 갖게 되었다 .

서방에 대해 자신의 교육제도를 4o년간이나 폐쇄하고 일방적으로 구 공

산권 국가들과 교류를 실시한 결과, 구동독의 교육제도는 통상적인 범주를

능가하는 조치들을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Eu.위원회와 독일은 특히 외

국어 교육을 개선하고 이동성과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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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한 바 있다.

유럽의 교육정책적 공동 작업에 신연방주들을 편입시키기 위해 유럽 공

동체(Eu)는 총 lo만 Ecu(약 2천만 마르크)를 제공하 다 .

시행중인 E u .프로그램들 ( E R A S M U S , C O M E T T , L I N G U A , P E T R A ,

E U R O T E C N E T , FORCE, ARION)을 위해 재원을 확충하는 작업외에도 특

히 다음과 같은 작업들에 역점이 주어졌다:

- 신연방주 소재 학교들에 공동체 회원국에서 온 적국어 보조원의 파

송

전문능력과 지도력을 갖추기 위해 공동체 국가에서의 직업과 관련

된 외국어코스의 시행

E R A S M U S -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동체 회원국에서 온 초빙강사들

을 신연방주 소재 대학들에 파송;

. 일반 학교의 학생들의 LINGUA-프로그램에 의한 교류 조치 참여

공동체적인 지원이라는 개념하에 유럽공동체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들과

합의하에 공동체가 공동으로 재정을 부담하고 신연방주에서 연방 및 주정

부가 실시하는 조치들을 보다 긴 하게 연결할 수 있는 조치들을 확정하

다. "인간 자본(Humankapitals)의 개척을 위한 조치"의 범위에서 Eu-지역

기금(EFRE)으로부터 l억 l천만 Ec u가 직업훈련원, 보충교육원 및 직업

전환교육원의 설립과 확충을 위해 제공된다. 이 외에도 유럽 사회기금(약

7,3oo만 마르크)의 지원금으로 정부와 주정부들간의 협력하에 신연방주의

직업 교육 및 평생 교육의 개선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조치들에 대한 지

원이 이루어졌다.

여성의 직업적 교육 촉진을 위한 Eu-네트워크(IRIS)의 일환으로 l992년

중 신연방주 여성를의 직업 교육 및 평생 교육을 위한 프로젝트를 편입시

키려는 노력이 강화되었다. IRIS-네트워크에 있는 78개의 독일 프로젝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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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개가 신연방주 지역의 프로젝트이다 출

국제성을 지향하는 교육은 모든 측면에 있어서 경제적 현대화에 대한 중

요한 전제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신연방주의 경우에는 교육정책

적 협력에의 참여와 주민들의 이동성은 유럽 공동체의 범주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準

. 대학과 학문

l. 구동독의 대학 피도

구동독은 54개의 대학을 보유함으로써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요구들을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만 충족시킬 수 있는 대학 제도를 갖고 있었다. 이리

한 제한들은 특히 양적인 규모, 학문적인 시설물들의 범위, 기술 건축적인

인프라스트럭처 및 국제적 학문 교류에 관한 것들이었다. 주목할만한 성과

로는 효과적인 대학교육의 조직화, 부분적으로 예술 및 음악 분야에서의 탁

월한 교육 기회들, 다양한 평생 교육 제공 및 방송대학 프로그램들> 그리고

장학금, 기숙사 제공과 자녀를 가진 대학생을 위한 자녀 보호 기회둥 사회

적 여건들을 들 수 있다. 소련의 모범을 따라 학문 분야에서 연구가 상당히

다른 분야로 이전됨에 따라 연구, 교수 및 후계자 양성 둥에 있어서 대학들

의 성과와 혁신력은 제한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일부지역에 있

는 종합 대학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를

대학들은 정치적, 이념적 그리고 경제적인 목표설정과 더불어 사회체계의

한 구성요소 다. l98o년 사회주의 통일당(sED)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따르

면 대학의 과제는 "과학적인 엘리트들을 훈련하고 교육시키며, 이른과 실

습, 교수와 연구가 일치한 학문을 발전시키고, 국제적으로 진보된 수준에서

이를 전달하는 것이다
' '

- 49/ .



제6장 교육 . 학문 . 연구

대학 및 전문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장관이 대학의 제안으로 모든 대학의

교수와 강사들을 임명했다. 이같은 여건하에서 대학들은 그 자원의 투입 규

모와 관련 국가의 중앙집권적 계획에 종속된 재량권만을 가졌다 톨

교육은 모든 대학에 대해 기속력을 가진 단일한 대학 교육 계획을 기초

로 실시되었다. 대학 입학 히가는 중앙에서 관리되었다. 수요가 많은 학과

예를 들어 의학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졸업증서에 기록된 평균 성적이 중요

한 입학 허가 조건이었으며, 부분적으로는 대학입학 전에 실습기간이 규정

되어 있었다. 여성들은 그들의 대학 전공 선택 . 소수의 전공학과(예를 들

어 의학, 경제학)에 집중된 . 에 있어서 자신이 원치않는 전공과목으로 바

뀌는 경우가 남성들보다 더 빈번했다 출

대학 진학 준비는 고등학교 상급반에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일부는

고둥학교에서 일부는 대학에서 제공한 오리엔테이션 강좌가 있었다. 대학의

의무적인 도입 강좌들과 세미나그룹 상담자들에 의한 학업 관리, 그리고 중

앙집권적인 직장 알선은 수요계획에 의해 정해진 직업 상담과 진학 상담

체제의 또 다른 요소들이다. 중앙집권적 계획의 범주에서 대학으로부터는

우선적으로 시행 과제와 관리 과제가 기대되어졌다. 학업자와 교수진간의

유리한 관계에 기초해 볼 때 이러한 과제들은 개인적인 접촉올 통해 전반

적으로 실현될 수 있었다 .

대학생들은 "밝스.레닌주의적 기초 학문"에 있어 의무적인 수강 과목들
f

민방위나 군사 훈련에의 참여, 또 부분적으로는 자유독일청년(FDJ) 연구세

미나나 수확 작업을 통해 사회체제에 편입되었다 출

구동독 대학에 있어 특릴적인 것은 공과대학 및 기술대학과 같이 전문화

된 대학이 많았던 것이다. 베를린, 작센 및 할레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구동독의 대학망은 잘 분포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런 분배의 단점들은

잘 확충된 방송통신 수업(방송수업등)에 의해 어느 정도 보완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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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89년을 기준으로 보면 ll만 7천명의 대학생이 일반과정 (직접수업)에 둥

록했고, 15,000명이 방송통신 과정 및 야간 과정에 둥록했었다. 평생 교육

과정은 28,000명, 그리고 애비 대학수업과정 및 대학원 과정은 11,500명이

둥록했다. 구서독의 일반적인 통계방식을 따르면 결국 구동독의 대학생수는

l3"b 1,200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동년배에서 학업을 시작하는 신입생

의 비출은 일반 학업과정의 경우만을 두고 보면 l2% 고, 평생 교육, 방송

통신수업 등을 포함하여 l5%를 차지했는데, 이는 통일 이전 서독 수준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신입생 및 졸업생중 여성과 남성의 수는 거의

동일했다 .

평생 교육(Weiterbildung)은 구동독 대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구동

독에서는 학문적인 평생교육 강좌들의 거의 6o%가 대학에 의해 제공되었

다. 구서독에서는 평생교육 강좌의 공급구조가 다원적인 구조를 띠고 있었

으 므 로 대학이 제공한 평생교육 강좌는 lo%에 불과했다출

방송통신 수업은 기본 교육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5o년대와 關년대에는

대학교육을 받을 자격은 있으나 출석 수업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학생

들이 주로 방송통신 수업을 활용했으며, 7o년대에 들어서는 방송통신 수업

은 계획 목표들을 수정하며 경제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요구들에 대응하는

과제를 담당했다 .

사회적인 여건들은 학생들이 학업에 고도로 집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

아간다. 즉 8o년대부터는 부모와는 상관없이 학생들은 기본장학금올 받올

수 있었고, 이미 직장을 다니며 방송통신 수업이나 평생교육을 받는 학생들

은 월급도 받으면서 일을 면제받을 수 있었으며, 아기를 가진 학생들은 기

숙사나 유아시설을 활웅할 수 있었다. 7동독에서는 최소한 l명 이상의 자

녀를 둔 학생들의 비율이 전체학생의 13%(1991년)로 서독지역보다 두배나

높았다. 또 학생들의 72%(1989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었는데, 물론 많

은 수의 방들은 l인용이 아닌 다수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고 거주환경은 형

편이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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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 후계자 양성은 박사과정 A (Promotion A)를 통해 주로 이루어졌

는데, 여기에는 연구과정 학생, 기한이 정해진 보조원의 성격올 떤 대학조

교 흑은 기업에서 파견된 관리후보자들이 둥록했다. 박사과정 B 는 대학교

수 자격취득(Hab出諒tion)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아카데미들은 박사과정 부

여권한을 소유하고 있었다 .

l989년에 연구과정 학생(박사과정 )의 4o%, 박사과정 졸업자의 34%를 여

성들이 차지했다. 서독의 경우에는 박사과정 졸업자의 26%가 여성들이었

다. 박사과정 B 의 경우에도 구동독은 여성들의 비율이 l7%로 서독의 9 %보

다 높았다 출

l989년 구동독 대학들은 총 lo만 4천명의 인력을 고용했는데, 그중 학문

분야, 예술 분야의 인력은 39,000명이었다. 대학교수 및 강사의 수는 7,5oo

명으로, 이중 l,ooo명은 의과대에 종사했다. 이중 여성들의 수는 통일 이전

서독 지역의 수보다 높은 편이었으나, 수준이 올라갈수록 그 비율은 낮아졌

다. 즉 구동독에서 여성들의 비출은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보조원 그룹의

경우 4o% 으나, 학문적 조력자의 경우 35%, 상급조교의 경우 l7%, 강사

의 경우 l2%, 그리고 대학교수의 경우는 약 5%에 불과했다 주

대학에서는 교수와 연구의 일치라는 원리가 작용했다. 대하들은 인력의

l/4을 연구에 활용했다. 이들이 구동독의 전체 연구 잠재력 및 발전 잠재력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ll拓로, 이는 경제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65%나

아카데미 또는 다른 연구기관들이 차지하는 비중 料託에 훨씬 못미치는 것

이었다. 이러한 분배구조는 통일전 서독과 비슷했다 幣

7o년대 이래로 대학의 인프라스트럭처는 매우 악화되었다. 구동독 건물기

준에 따르면 건물의 l/3만이 양호한 상태에 있었으며, l2%는 심한 손상을

보 다. 계산기나 전자정보 처리 장비둥 실험장비들은 매우 計은 상태 고
.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유럽 국가에서 통용되는 교수 및 연구의 요구들

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서방측 도시들은 근본적으로 기술.자연과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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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만 있었고, 이 경우에도 아주 제한적인 경우가 허다했다 .

2 . 대학의 방향 전환

구동독의 대학 부문은 이미 통일이 되기도 전에 많은 개혁안들과 더불어

방향전환을 시작했다. 구동독 마지막 정부는 막스-레닌주의적 교과목들을

중단했고, 해당 시설물들은 폐쇄했으며 보다 보편학문적인 학과들을 개설하

다. 아울러 대학에서도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독자적인 발전

구상들이 논의되었다
.

l99o년 5월 동서독 양국의 공동 교육위원회는 단일한 학문 및 대학의 여

건을 조성하려는 목적하에 위원회의 활동을 시작했다. 이미 l99o년 7월 동

기구의 학술원(Wissenschaftsrat)은 "독일 통일의 과정에 있어서의 학문 및

연구의 전망"을 의결했다. l99o년 여름 구동독 정부는 연방과 주정부의 지

원하에 대학의 향후 구조를 위한 권고안을 준비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출

통일조약 제38조는 학술원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시설들을 보존하면서 학

문과 연구에의 필수적인 개혁을 준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통일조

약은 대학제도의 재편 작업, 대학 설립 그리고 교육 촉진올 위한 법적 토대

를 마련해 주었다. 이를 기초로 학술원은 전체 주를 대상으로 전공학과와

관련한 권고안들을 마련했다 딘

통일 직후에 주정부와 대학들은 범지역적 학문 지원, 즉 학술원

(Wissenschaftsrat), 독일 연구 협회(DFG), 독일 학술교류처 (DAAD), 재

지원, 대학 총장 회의(HRK), 전문대학 총장 회의 및 전체 주에 걸친 공동

작업, 즉 교육계획과 연구촉진을 위한 연방-주정부 위원회(BLK), 문교 장

관 회의(KMK ) 등에 통합되었다. 신연방주들은 l99l년 l월 l일부터 대학

건설 공동과제에 원칙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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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들은 통일조약 및 학술원의 권고안들을 기초로 대학 개혁 및 전문

대학 확충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각 주들은 학술원의 권고안을 기

초로 대학의 구조와 발전> 특히 인력확충 및 전문대학 및림에 대한 제안들

을 검토하는 대학구조위원회 (Hochschulstruktur- kommission)를 설치했

다.

구조 전환의 결과 대학들과 시설물들이 완전히 폐쇄되거나 법학, 경제학
t

사회학, 그리고 일부 인문학 분야 및 교직 교육과 같은 학과들은 새로 설림

되거나 구조가 바뀌었다. 많은 수의 의과대학과 교육대학들이 종합대학 내

에 이미 편입되었거나 편입되는 중이다 .

주정부들이 설치한 "명예위원회"와 릿인사위원회"들은 대학교수들의 전공

학문 및 개인적인 자질을 심사했고, 통일조약 규정에 따라 둥급을 매긴 추

천서들을 제출했다. 이 작업들은 현재 완전히 종결되었다
출

개인의 변화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어려움들과 불안들은 과도기간 중 종

증 대학 개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인력 수급을 향후 일자리의

수에 조정하는 작업은 l993년 가을에야 환결될 것이며 직업 교섭의 마무리

작업도 자주 지연되고 있어, 동 부문은 l994년에 가야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신연방주에서는 l99l년 7월 대학 및 연구개혁 프로그램(대학개혁 프 로 그

램)이 실시되었다. 동 프로그램은 l992년 7월 재검토되었고 총 24U 2,700

만 마르크의 재원이 마련되었다. 동 프로그램을 기초로 연방과 신연방주들

은 신연방주 지역의 대학 인력 개혁, 학문 잠재력의 보존, 학문과 연구의

인프라스트럭처 확충 등을 위한 긴급조치를 실시했다. 그 재원은 l996년까

지의 시행 기간 동안 연방과 신연방주들이 75:25의 비율로 각각 조달한다
.

대학개혁 프로그램은 특별히 결함이 많은 전공학과의 전공과목들을 안정

시키고 새롭게 방향을 주며, 학문적인 후계자들을 국제 학술 교류에 참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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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교수 및 연구 활동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조성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통일조약 제37조 (l)항에 따르면 구동독에서

취득하거나 흑은 국가가 인정한 대학 졸업은 신연방주와 동베를린에서 계

속 유효하다. 동 조항은 또한 구동독지역이나 서독의 다른 주들에서 취득

한 졸업증도 둥가(等價)의 것이면 서로 동둥한 것이며 동일한 자격을 갖는

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학졸업증의 둥가성을 인정하기 위해 l99l년과 l992

년의 문교 장관 회의는 그 전제들과 확인 절차를 규정하는 다양한 결정들

을 내렸다. 특히 어려됐던 것은 구동독의 대학를업증과는 동둥한 자격올 갖

지 않았던 전문학교 졸업중과 엔지니어학교 졸업중올 어디에 분류해 넣어

야 하는가 다. 문교 장관 회의(KMK)의 결정에 따르면 최소한 3년간 해당

분야의 직종에 근무했거나 전문대학과 일치하는 자격을 수여하는 일년간의

추가 직업 훈련을 수료한 경우라면, 전문학교 졸업중과 엔지니어학교 졸업

증은 전문대학 졸업중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출

3. 대학 개혁의 중간 결산

연방 법규 및 주에서 공포한 대학관련 법률과 대학 개혁법률을 기초로

연방적 구조를 갖춘 자치적이고도 자기 책임적인 대학 제도를 구축하는 작

업은 성공적이었다. 서독에서 오랫동안 그 우수성이 입증된 연구, 교수 및

학문의 자유가 신연방주에서도 확고하게 보장되었다 출

신연방주에는 l5개 종합대학과 그에 준하는 대학들, 26개 지역에 위치한

2i개의 공립 전문대학, l2개 예술대학 및 음악대학, 그리고 l개의 교육대학

둥 지역적이고 전문적이며, 다양한 형태의 대학들이 있다. 새로 설립된 라

이프찌히 상업 대학, 베를린, 드레스덴 및 라이프찌히의 교회소속 전문대학 .

라이프찌히에 있는 A K A D 전문대학 등 민간에서 설립한 대학들과 행정부

소속의 전문대학(무엇보다 라이프찌히에 있는 텔레콤(Telekom)전문대학)

및 이미 결정된 에르푸르트 종합대학 설림이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스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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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을 보충하고 있다. 지역적인 불균형은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었다 출

교수와 학문은 종종 아주 전문화되고 특정한 산업부문올 겨냥한 과목들

에 의해 전문적으로 폭넓은 기초 위에 세워졌고, 이 양자는 그동안 독일 대

학체제에서 둥가적인 구성요소가 되었다
.

통일 이후 대학 신입생의 수는 증가를 보여, l989년의 32,3開명 이던 것

이 l99o년에는 39,500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l992년에는 34,300명으로 n

수가 감소했는데, 이는 구동독 지역의 인구구성비로부터 어느 정도 향을

받은 것이었다 .

앞으로는 동서독 지역의 생활 수준이 균둥화되어 교육참여의 기회가 늘

어날 것이므로 통일 당시 3만명 수준에 이르던 신입생 수가 2ooo년에는 rz.

두배에 이를 것이 예상된다 .

신연방주의 인력수급 계획에 따르면 대학들(의과대학은 제외)은 앞으로

약 34,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 중 약 절반 정도는 과학, 기술

및 기타 정원을 위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대학의 인력은 l99o년에 비해 약

14,000자리가 줄어든다. 교수 자리의 수는 앞으로 약 6,4oo개 수준으로(의과

는 제외) 계속 유지될 것이다 출

현재 대학개혁 프로그램의 범주에서 서독 및 외국에서 온 약 l,25o명의

학자들이 일시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그리고 신연방주 또는 제 3의 재정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신연방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로써 서독 및 외국학

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충 lo%이하이며, 대체로 신설학과에 집중되어

있다. 신연방주 지역의 대학 인력의 대부분은 신연방주 출신이다 .

전문대학의 설립시 신연방주는 26개 지역에 2l개 전문대학의 설립을 권

고한 학술원의 권고를 그대로 따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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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의 설림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략 29o명의 창림교수진과

초청학자들이 대학개혁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게 된다. l992린3년 총 15,000

명의 학생 중에서 6,ooo명이 신입생으로 전문대학에 대한 수요가 대단했다 準

이 외에도 2,8oo명의 학생(이 중 신입생이 2,ooo명)이 행정전문대학에 다닌

다.

전문대학 설림시 신연방주들은 독자적인 발전의 기회들을 활용하고 있다準

대학교수들의 과제로서 연구와 개발, 직장인에게 전문대 교육의 허용, 종합

대학과 전문대학간 협력적인 박사 과정 절차, 산하연구소(An-Insti伽ten)의

설림은 주로 전문대학의 특징에 속하는 것이다. 교과과정에 인문과학의 과

목들을 통합시킴으로 전문대학의 전통적인 과목들이 확장된다 출

평생교육에 있어서 전문대학은 이미 확고한 지위를 갖고 있다. 전문대학

은 전문학교 졸업생이 추가 자격을 얻게 해 나중에 전문대학 졸업증올 얻

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 수업이 그러한데, 현재 방송통신

수업에 교량코스는 8개 공업 학과와 경 학, 경제 엔지니어 분야에 걸쳐 l8

개 전문대학에시 제공되고 있다 출

신연방주들은 현재 69,000명 정원의 전문대착 확충을 구상하고 있는데 1

이는 학술원이 추천한 63,000명의 학생정원올 초과하는 것이다. 이로씨 학

술원이 독일 전체지역에 대해 요구한 바 4o%의 정원비는 신연방주 지역에

서 이미 달성되었고 작센-안할트와 같은 몇개 신연방주에서는 이를 넘어섰

f..

연구 부문에 있어서 장려조치들은 점점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독일

연구 협회(DFG)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신청서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

다. 5개의 특수 연구 분야가 신연방주에 이미 설치되었고, 다른 분야들도

준비 중에 있다 .

연방교육성과 신연방주들은 일반 연구 지원과 특수 연구분야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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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93년 독일 연구 협회(DFG)에 iU 5,800만 마르크, 대학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학교수 자격취득 지원을 위해l,l關만 마르크 이상의 재원을 제

공했다.

이 외에도 lU 1,600만 마르크에 이르는 연방연구기술성 (BMFT)의 프 로

젝트 지원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주춤거리던 지원 신청 수요가

l992년 후반기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출

후계자 양성 부문은 우선은 대폭 감소가 있었다. 박사과정의 수는 2o%(

3,4oo개로), 대학교수 자격취득의 수는 거의40%(300개)로 줄어들었다출 물른

구서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았던 여성 점유 비율은 박사과정의 경우

37%, 교수자격 취득과정의 경우 i8%로 나빠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

그동안 신연방주들은 후계자 양성을 위한 법적인 토대를 마련했고, 박사

과정에 장학금을 제공했다. 또한 대학개혁 프로그램의 준비조치들을 포함

한 대학동창회에 대한 지원도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l992년 ll개

의 동창회가 설림되었고, 2l개의 동창회가 준비중이다. 상당히 높아진 장학

금지급과 더불어 재촉진작업을 통한지원도 마찬가지로 성공적이었다
.

평생교육(Weiterbildung) 부문은 통일로 말미암아 그 수요가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교육이 큰 비중올 차지하고 있다. 전문학교

졸업생을 위한추가자격부여, 체제로 인한교육부족의 제거, 직업올 가

진 대학졸업생을 위한 자질유지(예를 들면 경제학과 법학둥)가 그것들이

다.또 다른 그룹으로는 최근 3년동안에 이전의 조건에 맞추어 졸업증을

취득했고 이제는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변화된 상황에 맞서 있는대학졸업

생들이다. 연방-주 교육계획 및 연구지원 위원회(BLK)는 한 광역 단체

(Kreis)당 약 l7만명(교사직 졸업자는 제외)의 인원이 중단기적으로 재교육

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또한 통일로 말미암아 방송통신 대학에서도 새로운 요구들이 생겨나고

- J o o .



제6장 교육 . 학운 . 연구

있다. 이에 대해 학술원은 l992년의 권고안에서 전독일을 위한 미래지향적

인 모벨을 개발했는데, 이 모텔은 무엇보다 모든 방송통신 대학에 있어서

평생교육 가능성의 우선적 확충, 전문대학 부문의 방송통신 수강과목의 설

치, 공과 대학의 방송통신 수강과목의 우선적 확충, 그리고 방송통신 수강

과목의 직접 출석과목에로의 편입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BL K에는

지원 중점 사업으로 대학들의 이니셔티브를 조정하고 계획에 맞게 지원하

기 위한 "방송 통신 수업" 전문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대학개혁 프로그램의

범위에서 신연방주에 해당 제안들을 실현하는데 3,5oo만 마르크의 지원이

있게 된다, 신연방주의 대학들은 우선 공학부문에 있어 자신들의 권한을 이

러한 방향으로 투입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

신연방주의 대학 확충을 위해 l99l撚2년 대학설립 공동 과제에서는 총 9

억 마르크가 소요된 계획에 대해 연방이 5o%를 지원했다. 이로써 투자가

계속될 수 있었고, 긴급한 건축 및 정비조치들이 시작되었으며, 대학시설들

은 대형기기, 컴퓨터 및 도서들을 신속하게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출

학술원에서 권고한 계획들이 실행되고 전체적인 구상으로 확정될 경우

재정 수요는 현저하게 늘어날 것이다 출

현재 대학생의 거의 2/3가 기숙사 자리를 제공받고 있다. 기숙사 정비 사

업을 통해 초과수용이 사라지고 計은 건물들이 철거되면, 기숙사 공급율은

5o%이하로 대폭 줄어들 것이다. 기숙차외에는 현재 학생들을 위한 민간주

택 시장이 없기때문에, 학생 기숙사의 건축은 특히 중요한 사업이다. 연방

정부는 l99l년과 l992년 중 응급조치로 신연방주에 2억 마르크 이상을 지

원했다. 또 다른 2억 5천만 마르크의 연방 재원이 l993년부터 l997년까지

재정비조치와 신축조치에 투입될 것이다. 주정부의 보충 재원과 대학운 자

투자분을 합할 경우 이 부문에 총 4억 마르크 정도의 투자가 예상된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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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통일 독일의 대학 제도

대학 부문에서의 독일 통일은 그 복합성에도 불T 하고 연방적인 기본질

서를 기초로 신속하고도 전반적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신연방주의 대

학들은 국제 학술 교류에 편입되었다. 독일 대학풍경은 베를린 소재 훔볼트

대학, 그라이프스발트 대학, 할레-비텐베르그, 예나, 라이프찌히 및 로슈톡

대학들의 유서깊은 시설들을 통해, 또한 공학 부문에서는 프라이부르크의

베르크 아카데미, 드레스덴의 공과대학을 통해 더욱 부요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전문대학 분야와 국제간 협력분야에 있어서도 새로운 발전 계기들

이 나타나고 있다 .

이제 대학교육의 재정비는 바야흐로 독일 연방공화국 전체 지역에서 진

행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교육 구조는 국제적 분업과 깊이 관련된 현대 산

업사회의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과학적, 기술적 요구들을 단지 제한적으

로만 충족시켜 왔다출

학술원, 대학 총장 회의 및 경제 단체들은 근본적으로 구조적이고 조직

적이며 내용적인 대학 교육 개혁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제시했다. 연방과

각 주들은 현재 연방과 주 최고책임자들 간의 교육정책 최고회의를 준비하

면서 이같은 방안의 실행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학문과 대학원 과정의 구분, 전문대학의 확충, 대학제도의 효출성 제고 및

대학의 강의와 학습 여건의 변화와 개선 등은 대학 재정비에 중요한 항목

들이다.

또한 국제 협력 부문에서도 새로운 요청들이 나타나고 있다. 독일 대학

교육에서 강화된 방향이 우선은 유럽에서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

규모의 학과 통합과 같은 작업은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다. 아울러 중동부

유럽 국가들도 자신들의 학문시설들을 개혁할 때 지원을 요청할 것이다 .

유럽의 대학에 있어서 독일의 위치는 건설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것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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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대학분야에서 통일로부터 얻은 경험을 중동부 유럽의 개혁국가들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구받고 있다 .

따라서 대학분야의 통합작업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독일의 대학제

도를 구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 외에도 국? 적인학문발전, 특히유럽의 학

문발전에 독일의 대학을 통합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를

III. 연구와 기술

l. 통일 이전의 상황

구동독에서 연구 및 개발 자원은 4가지로 구분되었다. 콤비나트 및 각 부

처 소속의 산업 연구(이에 대해서는 제 5장 w 6을 참조), 아카데미에서의

연구, 종합 대학과 공과 대학에서의 연구(제 6장麗l 참조)? 사회주의 통일

당(sED) 중앙위원회 직속의 대규모 사회과학 연구소둥이 그것들이다
주

대학 이외에서의 연구는 아카데미에서 이루어졌다(과학 학회, 농업 과학

학회, 건축 학회 둥). 1989년 말 총 3만 6천여명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었는

데,이중 14,400명은 연구 및 개발 분야의 학자들이었다. 정치적, 계획경제

적 목표 설정과 통제 조치들로 인해 대학 이외의 연구에서는 여러 면에서

집중화 현상이 나타났다. 구조적으로는 공공 지원을 받는 연구가 아카데미

(학회) 부문에 집중되었고, 지역적으로는 재정과 인력 자원이 베를린과 작

센 지역에 집중되었으며, 분야별로는 웅용지향적이고 구동독 경제에 중요한

부문에 연구가 집중되었다
小

구동독이라는 체제의 정치적 특징들은 연구와 기술의 구조와 작업 방식

도 결정했다. 학문적인 경력, 지도적인 위치 및 출판 전략들이 정치적 기준

에 따라 다양하게 조정되었다. 연구는 국가 과학 기술 계획과 같은 것에 의

해 중앙집권적으로 계획되었다. 투자 부족이나 불충분한 장비 등의 결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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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높은 인력 집중으로 어느 정도 커버되었다. 각 기관에서 연구와 개

발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인원의 비출이 매우 높았다. 연구 정책 및 기술

정책에 대한 공적인 통제나 비판은 없었다. 구동독에서의 연구가 서방 국가

들로부터 계속 고림되어 간 반면, 특히 코메른 국가들과의 국제적인 협력

관계는 장려되었다. 동서독 양국은 장기간의 난관을 거친 후 (예를 들면 서

베를린에서 온 학자들과 연구기관들의 편입 문제둥으로) l987년에 이르러

서야 약 6o여개의 프로젝트와 더불어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을 맺올

수 있었다 출

전체적으로 양호하지 못한 연구 조건하에서도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중

요한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연구 학술위원회의 평가팀은

고에너지 물리, 고체 물리, 분자 생물학, 수학, 지리생태학, 재료 연구, 식품

연구, 식물 연구둥에 있어 고도의 연구 성과, 부분적으로는 국제적으로 탁

월한 연구 성과를 거두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정신 과학에서의 개별 프로젝

트와 연구 분야들도 수준이 아주 높았음이 증명되었다 黎

2. 통일과정어 있이서의 연구 정책

양국간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짧은 기간중 집중

적인 과학.기술 협력이 발전했다. 우선 연방연구기술성(BMFT)은 과학자들

이 서방의 정보 및 통신, 하이데크 기기와 생산공정둥에 쓸았던 기대들에

완전히 부응하는 정책을 실시할 수 있었다. 전면에 나타난 것은 독자적인

시설들을 확보하자는 욕구 던 반면,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개방적이고 정

치적으로 아무런 의무를 지지 않으며 업적중심의 연구체제에 대해 얻은 확

신은 일체감과 변혁에의 의지를 강화시켰다
.

연방 연구기술성은 이미 l99o년 초석름 단일한 독일의 연구 환경을 마련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다. 이는 합의를 통해 정치와 학문의 조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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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낳았고, 후에는 통일조약 제38조로 연결되었다. 통일조약 제38조가 결정

됨에 따라 중앙집권적 구동독 연구체제를 해체하고 그 대신 그 우수성이

입중된 서독의 학문 촉진의 구조를 받아들이는 전환 작업이 가능해졌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학문적인 연구 담당기관들과 지원기관들의

참여 다. 독일 연구 협회(DFG), 막스-플랑크 협회, 프라우엔 호퍼 협회

대형 연구기관의 실무단, 산업 연구 동맹의 실무단, 재단들이 이미 일찍부

터 협력, 교류, 지원둥을 시작했으며, 이 새로운 연구 환경 구상올 실행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출

화폐, 경제 및 사회 통합과 더불어 단일한 독일의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상이 마련되었다. 동서독의 연구부처 장관들과 대규모 학술 연구기

관들이 함께 한 연구정책 최고 회의의 결과들은 이같은 구상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후에 통합 과정에서 연구 정책 형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통일조

't 제38조의 중요한 기준들은 다출과 같았다:

- 연방적인 구조를 갖춘 신연방주 지역의 연구 환경 조성

- 연구의 자출성, 자치적 성격 보장

- 보조성의 원칙하에 국가의 직접적인 연구지원 실시

- 국제적인 질적 기준에 따라 경쟁력있는 연구 체제의 구즉

통일조약 제38조는 우수한 연구시설들을 보존하면서 학문과 연구 부문의

필수적인 개혁을 위해 학술원과 공공 연구시설들에 대해 평가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목적은 학문과 연구를 독일 연방공화국의 전체적인 연구

구조에 편입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학술원에 의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기 위

해서는 연구소들과 아카데미들은 이미 해산되거나 다른 조직으로 변경된

경우가 아니라면 l99l년 l2월 말까지 주정부 소속 기관으로 존속해야 했다
출

l99l년 l2월 말까지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은 총 9U 4,200만 마르크의 과도

기 재원을 마련했다 .

독일 기본법 제9lb조에 따르면 연방.주.협약들은 연구기관 및 연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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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지원이 신연방주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조정되거나 새로 체결되어

야 했다. 서독에서 그 효력이 입증된 연구 지원 방법과 프로그램들이 전독

일 지역에 적용되었고, 신연방주 지역의 연구 및 개발을 위한 개별 지원 조

치들은 새로 수용되었다 .

통일조약의 시행을 위해 연방 연구기술성은 l99o년 ll월 ll일 "통일 독

일의 연구 및 개발 전망(신연방주를 위한 8 포인트-프로그램)"을 통일과정

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 작성하고 이를 추진했다. 이 원칙들은 특히 신연방

주 지역에 대한 연방의 지원 분야를 완전 공개하고, 학자들에게 국제 학문

공동체로의 완전한 통로를 마련해주며, 구조 전환 작업을 재정적으로 안전

하게 하고, 개별적 연구분야와 기술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을 규정했

다. 인프라스트럭처 조치를 통해 현대적인 기술의 도입과 기술지향적인 중

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됫받침되어야만 했다(특히 기술 센타와 창업 센타에

대한 지원, 연구 인력 증원 지원, 위탁 연구 및 위탁 개발, 기술중심의 창업

프로그램), 연방 정부는 대학의 연구 강화를 위해 연구 능력을 대학으로 환

원하고, 연방과 주정부의 공동 재정을 통해 연구 기관들을 설립하는 것을

시급한 과제로 파악했다 .

3. 통일조약 제38조에 따른 연구 - 기술 정책의 시형

통일조약 제38조와 더불어 연구소 연구원들의 고용관계가 학술원의 평가

가 제출되기까지, 다시 말해 l99l년 l2월 3l일까지는 계속 유효하고, 그 이

후에는 기존의 연구소의 해체와 더불어 종료되도록 하는 법적 여건이 마련

되었다. 이로써 공적 지원을 받는 연구에서는 인력면에 있어 특별한 길이

열했다. 전환과정에서 나타나는 상당한 사회적 여파들은 과도기 재정의 지

원, 대학 개혁 프로그램의 하나인 학자.통합.프로그램, 그리고 연구 및 기

술 부문의 고용 창출 조치 (A BM )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라앉히는 것이

가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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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원은 그 위촉에 따라 구동독 아카데미의 대학의 연구소들에 대한 평

가를 제출하고 이 연구소들을 새로 구조 전환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2oo명

이상의 국내, 국외 학자들로 구성된 lo개 작업팀이 l99o년 가을부터 l99l년

여름까지 약 l3o개에 이르는 아카데미의 연구 기관 및 서비스 시설을 평가

했다. 학술원은 설문지, 또는 무엇보다 연구소 방문과 수차례의 작업팀 회

의를 거쳐 연구 기관들의 학문적 성과를 사정(査定)하 고, 새로 설립될

연구 기관들의 앞으로의 학문적 목표 설정, 규모, 향후의 인력 및 기계 확

충 둥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 이같은 절차들과 결과들은 처음에는 당혹감과

반발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광범위한 인정을 얻었다 출

l99l년 9월 학술원은 활동을 마감했다. 학술원은 대학 이외의 연구에 있

어 약 13,300개의 자리를 새로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대학으로의 재반환을

위해 2,ooo개, 대학 외부의 새로운 연구기관에 대한 제도적 촉진을 위해

11,100개, 그리고 인문학 아카데미 계획내에 5o개).

신연방주가 제자리를 잡아 가자 연방 정부는 신연방주 정부와 긴 히 협

력하는 가운데 구조 조정(l99l년에 특히 이루어짐)과 새로운 연구기관의 설

립 절차(l992년에 주로 이투어짐)를 확정했으며, 이같은 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학술원의 권고들은 완전히 실천에 옮겨질 수 있게 되었다 .

l99o년 l2-H 17/20일에 체결된 l975년 ll월 28일자 기본법 제9lb조에 따

른 공동 연구지원에 관한 연방- 주정부간 협정에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

르크-포어포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겐을 가입시킨다는 내용의 연방

및 주정부들간의 합의, 이에 관한 시행 합의 (연구장려 합의)는 근본적으로

이같은 협력을 위한 것이었다. 교육 계획과 연구 장려를 위한 연방.주정부

위원회는 새로운 연구 기관들을 공동의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중요한 결

정들을 내렸다 .

학회 부문에 있어서는 l99o년 lo월 연방 연구기술성 주도하에 생겨난

KA I A d W (구동독 아카데미 산하 연구소 및 시설물 조정 및 청산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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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특히 많은도움을 준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기구를 통해구조
전환상의 어려운 과제들이 해결될 수있및.고, 또한고통스러운 상처들이 진
정될 수 있었다

燎

수천명의 연구원들에 대한상담지원, 이직(離職) 지원, 그리고 과도기 지

원; 유리한 조건(공간과 기구들)을 통해민간경제의 수준에 이를수있도록

하는평준화 지원; 부동산, 공간, 기구및도서관 관리; 새로운 구조를 위한

구상들의 개발; 새로운 연구기관의 설립둥KAI(지금은 조정및확충기
관)의 사업은 l992년 초이래신연방주와 베를린의 위탁을 받아계속진행
되었다. 핵심적인 사업의 하나는 대학개혁 프로그램의 범주에서 실시하고

있는학자.통합-프로그램(w燎)의 시행이다. 과도기적 성격을 띤이기관의

활동은 건축아카데미의 경우에도 많은도움이 되었다.

신연방주 지역에서는 학술원의 작업을 기초로 또직접적으로 그들의 권

고를 따라 몇달 안에 새로운 연구기관들이 설립될 수있었다. 새로운 연구

기관들의 연구능력을 갖출수있도록 하고,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구조를 발

전시키며, 학술원에서 추천한 인력자원및자재의 선택작업을 실행으로

옮기고, 개별학자들이 그동안 안고있있던 불이익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

으 로 "설림 위원회(Gnindungskomitee)" 내지는 이와비슷한 위원회가 구

성되었다. 설립 위원회에서의 작업과 병행하여 연방정부는 신연방주 및베
를린과 더불어 신규설림을 위한정관, 법적인 형태, 경제계획 및 기존 기

관들의 부동산과 자재들의 양도에 관해논의를 가졌다. 학술원, 교육계획
및 연구 지원에 관한연방.주정부 위원회, 연방연구기술성 그리고 주정부

들은상호모범적인 협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통일조약 제38조에 규정된 대

로 구동독 아카데미의 학자들을 신속하게 마련한 인력선발 절차를 거쳐

새로설림한 연구 기관내에 편입시킬 수 있었다
.

연방 연구기술성의 제안으로 신연방주의 과학부처 장관들은 l99l 년 9월

모든 신설 연구기관들에 대해단일하고 구속력있는 다응과 같은원칙들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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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거론한 연구 기관들의 고위급 인력들은 일반적으로 새로 충원

되었다. 이전의 연구 기관들에서 일하던 학자들은 적성과 능력이

맞을 경우.우선적으로 고려 대상이 되었린 幣

계속 진행되는 연구 및 개발 (R & D ) 과제들의 경우에는 인력면에

서 연속성이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해당 과제 역내

에서의 연구원들은 단지 내부적으로 통보되었다, 서방의 방법른적

지식이나 경험들의 전달이 중요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 기관의 학자

중 lo%는 서독이나 외국으로부터 데려 올 수 있었다 燎

새 연구 기관의 선발위원회는 이같은 원칙을 토대로 특히 전문적인

기준에 따라 판정을 내리며, 아울러 지원자들의 사회적 배경을 고

려해야만 했다(심한 장애자들, 나이 많은 연구원, 혼자 자녀를 키우

는 사람들의 우선적 선발)

입사 시험은 를일조약이나 공공 업무에 관한 주의 법규에 의해 실

시된다. 시험은 각 주의 책임하에 있다출

이러한 배경 하에서 연방 헌법재판소는 l992년 3월 lo일의 판결에서

l99l년 l2월 3l일자로 아카데미 직원들의 고용 관계를 종식하는 것은 합헌

적이라고 선언했다. 해당 만기일에 예를 들어 모자보호법에 따라 해고될 수

없는 고용 관계만은 예외적이었다 .

새로운 연구 환경에서는 대학의 역할이 강화되어야만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일치를 보 다. 대학 및 대학내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들은 인력, 전

문 분야, 구조면에서 새롭게 확충하고 대학내 연구와 대학 밖에서 이루어지

는 연구를 상호 연결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l99l년 7월 ll일 연

방과 신연방주가 공동으로 내놓은 대학개혁 프로그램(HEp)이다. 동 프 로 그

램과 더불어 특히 구동독 아카데미 분야의 학자들과 우수한 작업팀을 대

학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여건이 조성되었다(학자.통합-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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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개혁 프로그램은 l992년 7월 9일 교육 계획과 연구 촉진을 위한 연

방-주정부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내용적으로 확대되었고, 그 재정도 늘어

났다(총 24억 3천만 마르크, 연방과 신연방주간의 재정 부담 비율은 75:25).

이같은 배경에서 학자-통합-프로그램은 l996년까지 연장되었다. 인프라스

트럭처 강화를 위한 또 다른 여건은 투자.특별프로그램에 의해 마련되었

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 외의 연구 기관들의 건축 조치와 재정비 조치, 자

재 구입을 위해 l993(d-1996년 기간중 2-U 6,660만 마르크를 마련했다출 초

빙학자들을 위한 주택 건축둥 보다 소규모의 대학 건축 조치들을 위해서는

총 lU 3,300만 마르크 규모의 프로그램이 수용되었다 會

4 . 결 른

구동독의 연구 부문은 한편으로는 중앙집권적 구조(특히 소련의 모범을

따른 아카데미 체제)에서 연방적 관할권 구조로의 전환, 개방적이고 국제적

으 로 완전히 통합된 경쟁을 갖춘 다원적 가치 체계로의 전환, 그리고 고통

스러운 구조 전환 과정에서 이념적인 보호의 청산을 강요받았다
출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연방과 주가 공동으로 책임을 맡은 대학외의 연구

분야에 있어서는 학술원이 잘 평가한 모든 잠재적인 면들을 참작하여 새로

운 연구 기관들의 설림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시킬 수 있었다 .

연방과 주들은 l992년 l월 l일에 이미 기본법 제9ib조를 근거로 학술원

이 추천한 바에 따라 loo개가 넘는 연구 기관들을 공동 지원을 통해 설림

했다(부록 Nr.202 a-e 그림 참조):

. 3개의 새로운 대형 연구 기관 및 기존 대형 연구 기관의 8개 분소

(플라즈마 역학 M p l 지부 포함)

청색목록4)에 따른 34개의 새로운 연구소 및 4개 분소 (특히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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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술, 농림, 경제, 건설 부처들 포함)

9개 연구소, l개 연구소 일부, 그리고 프라우엔호퍼 협회의 l2개 연

구소

2개 막스-플랑크-연구소, l개 Mpl.분소, 28개 연구 그룹, 학술원에

서 제안된 7개 M p G 인문과학적 센타를 위한 운 시설, 또 다른

막스-플랑크-연구소들이 설림중이거나 계획중에 있음를

- 6o개의 장기계획들을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수용

학자-통합.프로그램에서는 총 l,92o개의 지원 숭인이 있었으며, 고용 계

약이 체결되었다 출

전체적으로 연방 연구기술성 및 다른 연방부처의 업무 역에 있는 새로

운 연구 기관들, 주 연구 기관들 그리고 학자-통합-프로그램 내에서 총

12,500개의 연구 분야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이외에도 구동독 아카데미 부

문에서는 약 3,ooo개의 연구 관련 고용 창출 조치(ABM)자리가 생겨났는데
f

연방 연구기술성은 이를 위해 약 3천만 마르크의 보충 재원을 제공했다 출

연방이 지원하는 새로운 연구 기관들은 구조면이나 전문 분야에 있어 부

분적으로는 새로운 면모와 독창성을 보여준다. 학술원의 권고에 따라 소규

모이면서 주제 중심적인 대형 연구 기관들이 생겨났다. 새로운 블루 리스트

연구기관(BLE)의 수는 통일 전의 서독의 연구기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

우 높은 편인데, 이는 BL E와 대학간의 협력과 마찬가지로 학술원의 권고에

일치한다. 프라우엔호퍼 협회(Frauenhofer Gesellschaft)는 특히 연구와 경

제 부문의 접촉점에서 활동하는 연구소들을 설림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

다.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연구소들은 연구 능력이 있음올 입증해 보

으며, 연구원 자리는 l992년 말 이미 9 o % 이상이 채워져 있었다. 이는 빠

4) 역주 : 청색목록(Blau Liste)이란 l977년 5월 5일 결정된 연방과 주의 공동연구

추진 프로그램으로 9개 분야의 35개 연구기관과 l3개 서비스 기관을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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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한 시간, 서독 및 외국 학자들의 거주문제와 초빙상의 난관들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출

연구 기관들은 독자적으로 정의된 연구 프로그램에 따라 연구한다. 신연

방주 지역의 연구소들은 전공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바람직하지

못한 중복 연구들을 피할 수 있었다. 연방의 연구정책은 신연방주들과 더불

어 기초 연구부문이든 웅용연구 부문이든간에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燎

학술원의 권고 내용들을 성공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은 연구소의 구조

와 연구라는 면에서는 물른 인력면에서도 중요한 작업이었다. l992년 7를 1

일자로 신설 연구 기관부문에 있어 교육 계획과 연구 촉진올 위한 연방-

주정부 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이들 연구소 직원의 9o% 이상이

구동독 출신, 즉 대부분이 구동독 아카데미 분야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다
崙

연령 구조는 대체로 과거 구동독의 연구 기관들과 일치한다. U- 27,8%가

5o세 이상이다. 종사자 중 여성들의 비율은 4o% 정도이다. 학술원의 추천

대로 새 연구기관 직원의 4o%는 고용기간 계약을 맺은상태인데, 연구 기

관들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기획부서에 종사하는 학자들의 비율은 평균

4o%이며, 다양한 과제 설정에 따라 각 부서의 종사자 비율은 연구소마다

차이가 난다
燎

(신연방주 지역 경제 부문의 효율적인 연구 인프라스트럭처 및 효율적인

연구 및 개발의 보존과 확충을 목표로하는 조치들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 5장 Iv 6을 참조).

대학밖에서의 연구는 오늘날 동독 지역의 연구 분야에서 가장 안정적이

고 잘 조직화된 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독일 전체 지역의 연구 스펙트

럼을 확대하고, 보충하며, 풍부하게 해 주는 것이다. 이는 그 업적과 더불

어 전체 연구와 기술을 위해 전문적인 자극을 주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

킨다. 대학 외에서의 연구는 동독과 서독을 횡단하는 수많은 프로젝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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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했다. 예를 들면 정보 통신 기술, 정 전자, 광전자, 생명 공학, 의학
.

환경 연구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출

신연방주에시의 연구는 오늘날 유럽(EGU EU R E K A )과 전세계적인 프 로

그램들, 협력 관계와 연합 프로젝트에 편입되어 있다. 이로부터 생겨날 능

력과 경험 덕분에 중동부 유럽 및 구소련 지역에서의 연구를 지원할 경우

새로운 연구 기관들이 효출적인 파트너 기관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출

. 5 /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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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가정의 실태재선

l. 통 일 이전의 상황

동독시절 가정은 국가의 주도적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목표의 하위에 처

해 있었다. 국가의 주도적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목표 중 최우선 순위는 여

성의 직장생활과 출산율 증가 다. 사실상 가정은 교육올 위한 공동체, 나

아가 책임감있는 공동체로서의 독자성을 갖고 있지 않았다
.

그에 비해 기본법 (제6조)에는 가정을 독자성을 갖춘 기구로서 보고 있

다. 즉 가정은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권한을 갖고 있다. 가정의 구체적인 형태는 제일차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과

U 14 .

우리 독일사회의 다원성에 부웅하여 각 가정은 그 생활방식과 생활형태

를 스스로 결정한다. 가정은 타의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 국가와 사회집

단의 정책은 가정에게 행동 공간과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석 다양한 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능력을 강화해 준다. 가정은 국민경제적, 인구정책적, 이

데올로기적 목적달성을 위한 기구가 될 수는 없다燎

이는 독일 통일의 달성 이후 신연방주의 가정이 어떤 형태로든지 꾸

수 있는 가능성과 동시에 책임 역시 증가하 음을 의미한다. 가정의 이러한

책임을 가볍게 해 주고 경제적으로 지원하며, 자녀와 가정을 위한 화목한

환경을 조성하고, 가정에게 교육, 정보, 자체조직, 자조, 권익대변 등에 있어

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가정정책이 추구하는 과제이다
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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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가정어 대한 지원

l99l년 현재 독일의 가정수는 약 94o만이었으며 가정의 미성년 자녀수는

l,53o만 명이었다. 그 중 신연방주 가정수는 약 諸o만 , 미성년 자터수는

36o만 명이었으며, 구서독주의 가정수는 약 7lo만, 미성년 자녀수는 l,l2o만

명이었다. 이 중 신연방주의 독신양육자는 21.5%, 구서독주의 독신양육자는

l3.8% 다 燎

2-l. 경피적 상황

경제적 여건은 일상생활의 요구사항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가정의 능

력에 크나 큰 향을 미친다. 가정이 갖고 있는 생활상태가 다양함에 비추

어 볼 때 가정을 경제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대책은 다양한 가능성을 통

해 실현되어야 한다. 가정의 생활수준을 보장함에 있어서 가처분 소득액은

- 자녀가 없는 상태일 때와 비교할 때 -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다 .

가정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다. 즉 부

모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의 부담감소와 가정의 수요에 따른 급부제

공이 그것이다. 저소득 가정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조정 (Familienlasten-

ausgleich)시키는 2중 제도로는 (duales Sys拒m), 자녀 수에 따른 세금면제

액과 저소득 가정에 대한 자녀수당 추가보조금을 포함한 자녀수당을 들 수

있다. 즉 자녀수당과 자녀를 위한 세금면제액은 자라나는 어린이가 있는 가

정을 위한 일반적인 부담감소 조치이다 출

가정에 대한 급부제공의 해당금액은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한 가정의 소

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난다. 독신 양육자, 자녀가

많은 가정, 실직상태에 처한 가정 등, 막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정은

수요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으로 수요에 따른 조정과 다른

한편으로 조세부담능력의 고려는 가정의 부담조정에 있어서 변화하는 가

정정책적 요구조건에 신축성을 부여해 준다. 신연방주에 있는 가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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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요에 따른 일반적인 가정부담조정이 생활조건을 평준화시키는데 기여

하고 있다率

가정의 형태와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사회복지와 세금감면조치와 같은

혜택은 신.구서독주 가정의 생활수준을 평준화하는데 중대한 기석를 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금세기 가정정책적 과제중에서 핵심적인 것이다 零

2.2. 자터양육비 (Erziehungsgeld)

자녀양육비 지불과 자녀양육휴가를 내용으로 하는 연방 자녀양육비 지급

법은 l986년 l월 l일 실시된 이래 대대적인 호웅을 받고 있다. 부모의 약

9 7 % (1991년 현재), 그리고 약47o만 명의부모 (l992년 현재)가 자녀양육

비를받은바있다. 신연방주에서는 l99l년 l월l일이후출생한 자녀에 대

해자녀양육비가 지불되고 있다. l99l년에 신연방주에 있는아버지 또는어

머니 87,452명이 처음으로 자녀양육비를 받았다 燎

2.3. 자터수당 (Kindergeld)

연방자녀수당 지급법(BKGG)에 의한 자녀수당은 자녀의 일반적이고 고정

적인기본생계수요를 위한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준다.

자녀수당은 소득세법의 자녀수에 따른 세금공제액과 함께 가정의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2중제도의 하나이다. 가정의 부담조정을 통해 자녀가 없는

가정보다 자녀가 있는 가정의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인식이 파급

되도록 한다 .

연방 자녀수당 지급법은 i964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l99l년 l월 l일부

터신연방주에도 적용되고 있다. l992년 l월 l일부터 첫번째 자녀수당은 매

월 5o DM으로부터 7o DM으로 인상되었으며, 두번째 자녀수당은 130 DM,

세번째 자녀수당은 220 DM, 4번째 및 그 다음 자녀수당은 24o DM 이다출

소득이 높은경우, 자녀수당은 두번째 자녀부터 7o DM까지, 세번째 자녀부

터 l 4 o D M 까지 누진적으로 점감된다. 자녀수당은 l6세까지의 모든 어린이

. 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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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해당되며, 초중고등학교를 다니거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거나 기타

부담을 안고 있을 경우 27세까지 지급된다 (이에 기본병역 수행기간 및 병

역대체 근무수행기간이 추가됩 ).

2.4. 설계비보조

자녀가 있는 독신 양육자는 l979년 7월 23일자 생계비 보조법(uvG)에

따라 특별지원금으로서 국가로부터 생계비를 보조받는다. 이 법은 l992년 1

월 l일부터 신연방주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이 법은 그때까지 신연방주에서

적용되던 생계비 보장규정(USVO)을 대체하는 것이다 출

국가에 의한 생계비 보조는 자녀가 있는 독신 양육자로서 자녀의 부모

중 다른 한사람으로부터 생계비를 받지 못하거나 부족하게 받을 경우, 유

용한 것이다. 이 법의 적용대상인 자녀일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에 대한 생

계비 보조 청구권은, 주(州)에게 위임된다
零

l993년 l월 l일부터 청구권이 있는 자녀의 최고 연령은 ii세이며 생계비

지급기간은 72개월 간이다. 생계비 보조는 법률로 정해 놓은 일반 수요기준

에 따라 책정된다. 일반수요기준은 아직 신.구서독주 사이에 차이가 있으나

단계적으로 평준화되고 있다. 구서독주에 있는 6세 미만 자터의 최고지급액

은 매월 291 DM, 6세 이상 l2세 미만의 경우 매월 353 D M 이다. 신연방

주의 경우 각각 219 D M U 264 D M 이다
.

2.5. 지원기금 및 연방재단

통일조약 제3l조 제4항에 따라 l99o년 io월부터 i992년 i2월까지 "곤경

에 처한 임신부를 위한 지원기금計이 긴급 프로그램으로 설치되어 임신부와

그 가족의 자녀와 관련한 결단이 용이하게 되었다. 연방정부는 이를 위해

총 lU 3,000만 D M 을 마련해 놓았다 .

29,000명 이상이나 되는 여성이 재정지원을 받았는데, U 23,600명은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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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첫번째 준비, 애기 돌보기 등을 위해, 그리고 10,000명 이상의 여성들은

자녀를 기르기에 적당한 주택수리비로서 재정지원을 받았다 .

l993년부터 "어머니와 자녀 - 태아 보호"라는 연방재단이 가입지역인 신

연방주에도 이전되어 다른 방법의 사회보장금이 없거나 적시에 이를 사용

할 수 없을 경우, 임신상담의 일환으로 육아용 첫번째 준비, 애기 돌보기둥

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출

2.6. 동독이 지급하던 지원금의 정리

구동독시절 젊은 부부들은 주택마련과 가구마련을 위한 저리응자를 받았

다. 부부를 위한 결혼 융자금은 자녀가 l명 출생할 경우 상환이 면제되었

다.

통일조약을 통해 신연방주와 동베를린에 대한 가정지원제도가 재편되었

다.새로운 지원조치가 도입되었는가 하면 결흔 응자금과 같은 규정은 폐지

되었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결정에 따라 결혼 출자금의 상환은 l99o년 l2월

3l일까지 자터가 출생할 경우 면제되었다. 결흔융자금의 이자는 정확한 납

기일에 불입되어야 할 경우, 연방예산으로부터 지불되도록 하여 계속 무이

자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연방정부는 l992년 총 8,ooo만

D M을 지원한 바 있다. 그 중 약 7,2oo만 D M은 이자지불, 그리고 약 8oo만

D M 은 응자금의 상환면제에 활용되었다
.

구동독의 생계비 보장규정은 l992년 l월 l일을 기해 생계비 선불지급법

으 로 대체되었다. 이로써 연방전역에 걸친 생계비 선불법의 법적 통일이 달

성되었다. 특히 연령를계와 같은 상이한 규정을 배려하면서 l년 동안 과도

기 규정이 적용되었다
.

l99o년 l2월 3l일 이전에 신연방주에서 출생한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통

일조약에 따라 구동독의 산모에 대한 지원조치가 계속 보장되었다. 그와 같

은 지원조치로는 1,000 D M 의 출산보조금(Geburtenbeihilfe)과 출산후 2o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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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쌍둥이 이상일 경우 22주간) 최종 실봉급의 약 7o%에 해당하는 출산수

당 둥이었다. 이러한 지원조치는 이미 l99l년 전반기에 정지되었다. 구동독

이 산모에게 제공하던 세번째 지원조치 던 산모지원 조치는 오늘날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자녀수, 결흔여부, 탁아소의 혜택 석부

둥에 따라 결정된다. 즉 지급기간은 l2개월로부터 l8개월 내지 24개월 또는

36개월까지이다 (박아소를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중명될 경우 36개월간

지급됨). 이러한 지원을 위해 l99l년에 6억 6,700"b- D M , 1992년에 l억

6,7oo만 D M 이 소요되 었다출

3 . 가정지원사업의 촉진

중앙집권적 국가 던 동독에서는 가정의 독자적 책임감이 극히 제한적인

분야에만 있올 뿐이었다. 가정지원사업과 가정의 권익올 지원할만한 구조가

신연방주에는 없었다. 따라서 가정올 보호한다는 기본법의 관련조항에 부응

하기 위하여서는 물질적 지원 이외에 관계기관의 구축이 시급했다 .

3.l. 가정지원단피의 구축

연방차원의 4대 인정지원단체 (독일가정지원단, 신교 가정문제 해결공동

체, 독일 카틀력 가정지원단, 독신부모협회)의 구축을 통해, 그리고 방대하

게 조직된 이익단체들의 가정지원을 통해, 가정정책이 어디까지나 가정의

독자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구축되지만 가정의 이익단체를 통해 지원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식이. 제고되도록 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린초기 지

원"(Anschubfinanzierung)을 위해 총 237만 D M 을 마련해 놓았다. 연방정

부의 지원을 받는 연방가정지출단체들의 지부는 당분간 연락본부 및 상담

본부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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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임신 상담망의 구축

임신여성의 복잡한 사정을 해결하고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상담, 개인적

지원, 사회복지지원 둥을 개선한다는 통일조약 제3l조 제4항에 따라 연방정

부는 신연방주에 재정적 지원을 하여 광범위한 임신 상담망올 구축해 놓았

다. l992년 말까지 지원대상 임신상담소는 2刻개소 으며 그 중 l86개는 자

율단체에 의해, 그리고 48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치되었다. 연방정부

는 l99o년 lo월부터 l992년 l2월까지 임신상담소의 설치비* 인건비, 물건비

의 9O%*y 2,500만 D M 올 선불해 주었다 .

3-3. 가정상담 및 가정교육 지원

통일조약 제3l조 제4항에 따라 가정지원 사업올 확충하고, 그리고 다원적

가정지원활동과 가정교육의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수준올 발전시키기 위해

지원단체 책임자를 대상으로 각종 세미나와 2회의 전문 학술대회 그리고

부부상담, 가정상담, 인생상담, 교육상담 둥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올 대상으

로 하는 35개의 교육 세미나와 연수 세미나가 지원되었다. 나아가 전문기관

과 단체의 프로젝트에 대해 총 l7o만 D M 이 지원되었다 (예: "가정적 변화

에 처한 교육상담", "별거 및 이혼상담", 인중재", "상담역의 발전", "부모의

편지"의 구체화, 가치관을 기준으로 하는 가정 지원활동을 위한 정립 및 시

험 둥). 이 점에 관한 한 당면한 문제점 (예: 양육권과 가정권, 지원용 급부

등)을 제도적, 사회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특히, 전문인력이 긴요하다 .

3.4. 가정 션터

신연방주의 각 지역 생활공간의 사회복지적 인프라스트럭쳐가 열악한 상

태임을 감안하여 가정의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마련된 "다기능 가정센타"라

는 모벨이 일부 신연방주에서 상이한 여건하에 시험되고 있다. 신연방주의

생활조건에 알맞게 개발된 이 모델은 하노버 대학부설 개발계획 .구조연구

소, 신연방주, 연방 가정.노인성이 합의한 가운데 수립되었다. 한 지역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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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잡고 있는 "다기능 가정센타"라는 이 방안은 대규모 지역을 망라하는 것

으로서 구서독지역의 가정교육센터보다 훨신 넓은 지역을 망라하고 있다
출

가정센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準

. 통신과 정보 제공 (대화 써클)

. 자녀가 있는 자모클럽을 위한 활동

- 가정의 자력구제를 위한 정보제공 및 접촉활동

- 가정교육 활동 (세미나)

- 가정올 위한 여가선용 (상이한 세대를 포함한)

- 특수 대외적 상담을 위한 접촉 중개

- 각 지역 차원의 가정의 이익 대변

다기능 가정센터는 이미 l992년 가을 Annaberg 와 Neustrelitz 에서 시

험된 바 있으며 몇 군데에서 더 시험될 계획이다 출

3.5. 가족휴식처 저공 및 상봉 주선

구서독주에는 자녀가 많은 가정, 장애자가 있는 가정, 독신양육자, 소득이

적은 가정을 위한 공익성 가족휴가센터가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와

같은 휴가센터에서는 가족과 노인들이 매우 저렴하게 가족적 분위기 속에

서 휴가를 즐길 수 있다. 현재 신연방주에서도 이에 필적하는 시설과 주관

단체가 구축 중이다. 지금까지 l4개의 가족휴가센터가 2,loo만 D M 의 연방

지원금을 통해 설림되었거나 정비되었다 .

연방가정 ,노인성은 l992년 가정휴양 및 가정지원단의 공익성 주관단체와

함께 동.서독 지역 가정 상봉 프로그램을 발의하석 상호 이해심이 커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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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 상봉 프로그램은 가정지원활동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동.서독지역 가정이 같이 휴가를 보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매우 성공적이었으므로 l993년에도 계속하도록 되어

있다.

1993/94년 중 연방 가정.노인성은 신연방주와 함께 처음으로 제3회 독일

가족휴가 연방경연대회를 개최하 다. 이 경연대회에서는 특히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휴가시설올 선보인 관광업체가 우수상올 받았다. 이러한 방법을 통

해 관광업계로 하여금 더욱 가정에 친숙하고 가정에 알맞는 휴가상품올 개

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率

3.6. 산모요양피도의 구축

l99l년부터 신연방주에서도 산모요양 및 모자요양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

다.소유권 관계 및 법적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

고 현재 산모를 위한 l,4oo개의 요양자리와 유아를 위한 2,ooo개의 요양자

리가 있는 5개의 요양소가 복지단체에 의해 그 활동이 개시되 다. 연방 가

정.노인성은 i99i년부터 대대적인 정비와 개축공사를 위해 6oo만 D M 이상

을 제공하 다. l2개의 요양소가 신연방주에 추가적으로 계획 중이다. 가정

정책의 일환으로 산모를 위한 요양 (모.자 요양 포함)은 실질적 가정 지원

을 위한 중요한 일부로서 건강을 위한 조치임은 물론이고 사회교육적 프 로

그램 역시 내포된 것으로서 각 가정의 양육상태 개선에 지대한 기여를 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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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경제적 .사회적 변화속의 여성

l. 통일 이전의 상황

구동독시절 여성의 지위는 구서독지역 여성의 지위와 판이하게 달랐다
.

여성의 직장생활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요구되거나 일종의 법률로

규정화되다시피 했다출

l989년t 학계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l5세부터 6o세에 이르는 동독 여성의

취업을은 약 8 5 % 으며 전체 근로자에 대한 여성의 비출은 48.9% 다
출

동독 석성 취업자 전체의 약 9o%는 최소 l명의 자녀를 갖고 있었다. 어린

자녀가 있는 산모 역시 직장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것은 비단

공산주의라는 평등식 유토피아에 그 근거를 두고 있있던 것만이 아니고 다

음과 같은 구체적 목적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선, 여성은 노동

력으로서 이용되었으며, 또한 어린이들을 집단적으로 양육함으로써 가능한

한 조기에 사회적 향을 주려는 국가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가가 탁아시설올 방대하게 설치함으로써 어머니들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던 것이다 會

그 결과 가정문제로 장기간 휴직하는 경우가 없어서 직장생활이 거의 꾸

준하게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이다. 구동독시절 여성의 3분의 l 정도만이 시

간제 근무에 종사했다. 이러한 근거로 인하여 동독 석성의 평균 연금불입기

간은 구서독 여성의 연금불입기간보다 길었다 準

3세 미만 어린이의 56%에게 탁아소가 마련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유치원

의 경우, 공급율은 ll3%로서 초과공급상태 다. 국민학생의 8o%, 그리고

어머니가 직장생활을 하는 어린이는 모두 보육원에 다띤다
.

l986년부터 모든 어머니에 대해 육아양육기간에 대한 지불조치가 실시되

었다. 질환에 걸린 어린이는 연간 최장 l3주간 집에서 간병치료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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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 경우 독신양육자와 l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는 실질봉급의 7o

내지 9o%까지 받았다. 그리고 독신양육 어머니에 대해서는 기타 특별규정

에 의한 혜택이 있있다 출

구동독시절 가정과 직장생활간의 진정한 선택가능성이란 오로지 얼마되

지 않은 예외상항하에서만 가능했다. 유아의 탁아소교육과 보육원에 수용된

국민학생들에 대한 지나친 부담이 공개적인 논의대상으로서 비판된 적은

전혀 없었다 출

구동독 여성들 역시 구서독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이

라는 2중 부담올 안고 있었다. 남자 역시 법률상 동반자로서 가정생활의 업

무를 분담토록 되어 있었으나 가정생찰의 대부분은 여성들에게 맡겨 졌다
.

남녀의 역할 변화라든가 대둥한 업무분담에 관한 공개적인 논의가 있어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여성의 직장생활과 더불어 여성의 대대적인 해방이 실

현되었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내용은 달랐다. 구동독 여성

들은 구서독 여성들과 비교할 때 중급 지도층에 더 많이 진출하고 있었지

만 국가, 정당, 사회, 경제계, 학계 둥 정상급 지위에는 구서독과 마찬가지

료 많이 진출하지 못했다 출

l989년까지 동독이 유일하게 국가적으로 인정한 여성단체인 독일민주여

성동맹(DFD)은 구동독 공산당의 공식노선을 대변하면서 여성들에게 사회

주의적 의식을 전달하는 임무를 갖고 있었다. 독일민주여성동맹은 남녀평등

문제에 관한 비판적 논의 광장이나 사회 정책적 문제점에 관한 광장을 마

련한 적이 없었다 小

l989년 대변혁과 더불어 남녀평둥에 관한 정책에는 새로운 동기가 부여

되었다. 통일조약 제3l조는 입빕권자로 하여금 남녀평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의무화해 놓았다. 이러한 사실은 l99l년부

터 l993년까지 여성정책 관련 예산이 l,5oo 만 DM으로부터 2,5oo 만 D M

으로 인상, 3분의 2가 증액되었다는 점을 통해 명실상부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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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방주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여성들이

심한 향을 받고 있다. 오늘날 신연방주 여성의 약3분의 2가 실직자이다 .

여성들에게는 직장생활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위3 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

문에 그들에게 실직이란 매우 감내하기 힘든 일이었다 會

그래서 연방정부는 시중일관 여성을 위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계속 추진

하고 있다출

- 여성들로 하여금 변화된 조건하에 적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여성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서 보다 나은 구직가능성이 마련되도록

지원해 준다 .

여성들로 하여금 여성단체를 통한 권익실현이 가능하도록 해 준다출

2. 여성의 직장 생활

현재 여성의 실직율은 남성보다 거의 2배나 된다. 그 이유는 구동독 시절

여성들은 대부분 생산업 분야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대변혁 이후 생산업 분

야가 기업체로서의 생존가눙성이 회박해졌기 때문이다. 즉, 섬유산업과 의

복산업, 식품가공업과 기호품 산업, 화공, 경공업, 농업 둥이 당면한 분야이

다.게다가 여성들 대부분은 고도의 자질이 요구되지 않은 직장에서 근무했

기 때문에 오늘날 긴급한 경제적 구조변화 과정에서 이들 대다수의 직장이

불필요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주

설상가상으로 여성들의 실직기간은 남성들보다 절인 길며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3분의 2 정도는 재정

적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생활을 하기를 원한다고 나타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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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신연방주 여성들은 계속해서 직장생활을 하고 싶다는 변함없는 관심

을 갖고 있음이 사실이다 차

2.l. 노둥시장정리적 조치

여성의 과도한 실직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동시장정책적 조치

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 l992년도 신연방주에 대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을 위해 약 4o6억 D M 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구서독주 전체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재원 중 여성들에게 상당량이 활용되있다. 연방정부가

고용촉진법 제2조 제5항 (남녀구분에 따르는 노동시장 문제점의 극복)에 의

거, 실직상태에 처한 여성들이 보다 많은 추가지원올 받도록 해야 할것이라

는 제안을 한 것이 여성들에게 주효했던 것이다. 여성의 고용창출대책

(A B M ) 참여출은 l99l년 7월 현재 34.5%로부터 l993년 7월 현재 49.3%로

증가되 었다 準

여성의 상당수가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이 점점 더 필요한 분야에서 근무

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시에

직업상 자질올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연방고용청이 실시하는 직능개선

조치에 여성들이 활발하게 참여한다는 사실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l993년 7월 현재 석성의 참여출은 65.l% 다. l992년 중 5o만 명 이

상이나되는 여성들이 보충교육, 직업전환교육, 적웅교육 둥에 참여한 바 있

cl.

l993년 가을 연방 가정.노인성은 장기 실직상태에 처한 여성들에게 구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조치로 특별 프로그램올 수립하 는데, 이를 통

해 장기실직 여성들을 대상으로 직업적웅교육을 시험할 수 있올 것이다 출

그러나 오늘날 신연방주 여성 중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창업활동을 전

개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430,000건에 달하는

기업신설 중, 여성이 3o 내지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연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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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업신설의 경우 대대적인 지원조치 (자기자본 형성지원 프로그램, 유럽

부홍계획에 의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저축부금 보조금, 상담지원 둥)를 취

하고있다. 이를 통해 과도기 동안 신연방주의 창업활동을 특별한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 每

2.2. 상담피공

현실적으로 사회 전체에 걸쳐 극심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특히 여성

과 관련된 정보와 상담은 무엇보다도 긴급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연방 여성.노인성은 각 신연방주마다 하나의 모범상담소를 설치해 놓고 여

성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안내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상담소는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벽지에서도 상담이 진행될 수 있다. 상담소는 예컨대

노동관청, 평생교육기관, 상공회, 지자단체 남너평등 전담관 둥과 같은 각

지역 관계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각 지역

구조를 재편할 때 여성 특유의 권익이 모든 분야에 걸쳐 적절하게 보장되

도록 하고 있다. 이 조치는 주정부의 치 한 안내 상담망올 통해 보완되고

있4 .

3 . 가정좌 직장생활의 병형

연방정부의 정책은 구동독시절 어머니들의 평생직장생활이라는 규정화된

획일적 모델과는 반대로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어느

여성이라 할지라도 - 남자 역시 마찬가지로 -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과

직장을 어떻게 구체화 해 나아갈지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도

록 되어 있다. 이는 곧 신연방주에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전적으로 가정

에만 충실하던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순차적으로 조화시키든지, 동시에

위하든지에 상관없이 이들이 지원을 받게 됨을 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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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l. 산모 보호

l99l년 l월 l일부터 신연방주에도 산모보호법이 초입피었다 출

단, l993년 l2월 3l일까지의 과도기간 동안 동독노동법전의 임신휴가, 휴

직, 사회보장 보험 혜택 둥의 일부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l99l년 l월 l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자녀양육비와 육아휴가에 관한 연방자녀양육비

지급법이 적용된다. 산모로 하여금 l년간 휴직할 수 있도록 되어있던 구동

독 규정 대신에 이제부터 산모는 3년간 휴직할 수 있고 2년간 자녀양육비

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3.2. 독신 양육자

신연방주 독신 양육자 현황은 (l99l년 4월 현재) 594,000명으로서 전체

경제의 어려운 상황으로 볼 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燎

구동독시절 역시 이들 독신 양육자들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해야

만 하는 불가피성 때문에 주민의 평균 상태보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태었

으며 국가의 지원을 많이 받았다. 실직 위험도가 커진 오늘날 독신모가 당

하고 있는 부담은 더욱 심각하다 .

독신 여성의 특수상황에 알맞는 새로운 주거, 어린이 돌보기, 상담 등이

잘 갖추어질 수 있도록 연방 여성.느인성은 독신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제책올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올 지원하고 있라출

3.3. 탁아피도

신연방주에는 종전과 다름없이 탁아제도가 매우 훌름하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과 직장이 조화를 이를 수 있는 조건이 매우 좋다. l9撚년 l월

연방정부의 lo억 D M 지원금과 3개주에 규정된 유치원 자리 신청권으로 이

런 상황이 더욱 호전되고 있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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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노후보장

구서독의 연금법이 신연방주에 이전된 이후 오늘날 수 많은 여성들은 구

동독 시절에는 없었던 각종 지급신청권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150,000명

의 미망인들이 처음으로 미망인 연금을 받게 되었다. 나아가 780,000명에

달하는 미망인들이 월평균 27o DM의 연금을 더 받게 되었다. 연금제도가

단일화 된 다음부터 신연방주에서도 . 일부 특수규정이 있지만 . 구서독과

동일한 어린이 양육과 가정간병에 대한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수

l993년 7월 l일 현재 신연방주 여성의 평균 가처분 보험 연금 수령액은

매월 95o DM으로 l99o년 7월 3o일 보다 2배 이상 중가한 셈이다 (구서독

여성의 경우 직장생활기간이 찰기 때문에 757 D M (9). 1993년 7월 l일 현

재 구동독 지역 여성의 평균 연금수령액은 구동독지역 남성 평균 연금수령

액 (1,468 DM ) 보다 5oo D M 가 적다. 그 원인은 신연방주 여성들이 남성

들보다 취업기간이 짧고 수입이 적기 때문이다
출

4 . 사회속의 여성

4.l 여성단체의 구축

신연방주 사회의 혁신적인 변화는 다원주의적 사회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동서독이 통합된 이래 이익대변을 위하여서는 신연방주에

여성단체가 신속하게 구축되어야 했다출

대변혁 이후 신연방주에서는 방대한 여성단체가 구성되고 각종 석성운동

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단체와 운동은 제l차적으로 지역적인 것들이었다. 여

성단체의 권익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인도주의적 지원, 생활지원, 사회복지

적 지원 등을 중개하는 것을 비롯하여 여성의 이익을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것이었다. "신연방 여성단체, 여성집단, 여성운동의 구축과 촉진"이라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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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부의 프로그램을 통해 l991/92\I 1,200만 D M 에 달하는 중대한 출발지

원조치가 취해졌다. l993년 연방정부는 신설된 각종 조직을 연결하기 위하

여 약 loo만 D M 의 보조금올 추가로 지급하 다
주

새로운 조직올 공고하게 만들고 구서독주 여성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방 여성.청소년성은 l992년부터 l995년까지 총 7oo만 D M으로 각

신연방주와 동베를린의 독일 여성협의회 (Frauenrat)가 주관하는 "여성단체

구축 연락사무소"를 위해 지원한다. 현재 이러한 연락사무소는 주정부 여성

담당관, 지방자치단체 남녀평둥담당관, 여성단체 둥을 위한 상담역이 되었

ch.

약 468명의 지방자치단체 남녀평둥 담당관은 여성과 가정이 수월하게 변

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대한 공헌을 하 다. l99l년부터 신연방주에서도

여성정보센타가 매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l993년 말까지 동 센타는

l關개를 초월할 것이다 차

4.2. 여성 보호소의 설립

구동독에서는 M여성에 대한 폭력행사"라는 주제가 금기사항이었다. l99o

년부터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보호용 주택과 상담에 관한 수많은 움직임이

자율적으로 일어났다. l99l년 연방정부는 l2o만 D M 에 달하는 출발재원으

로 46개에 달하는 여성보호소 내지 여성보호용 주택 설림올 지원하 다. 현

재 여성보호소 관련 공급상태는 부분적으로 구서독주보다 심지어 양호한

편이다.

5 . 전 망

통일과 더불어 평등정책 역시 여러가지 중요한 기능을 갖게되었다. 즉 남

녀시민들은 생활의 특징과 경험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기반 위에

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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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평둥정책의 기본원칙은 신연방주 여성의 특수상황을 배려해야 함
은 물른, 신연방주 구축억건에 다음과 같은
cl.

특수한 우선권을 부억함에 있

직업생활과 취업생활에 있어서 기회찰둥보장과 틀이익 축소
가정과 직업간의 조화, 특히 남성과 석성의 조화를 위한 조건의 개선
가정과 교육에 필요한 활동의 대대적인 인정

- 사회 각 분야에 걸쳐여성참석의 중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성들이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연방정부는 고용주 단체와 피고용인단체와 협조하석 신연방주
이노동시장에서 홀대를

여성들

받지많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피냐하면 노동시
장에서 남녀평등이

보장되고, 그들에게 직업교육훈련과
있어서 자 재교육 및 직장얘

리가평둥하게 제공되는 것이 매우중요하기 때문이다찰

이러한 사안과 관련하석 연방정부가 금년 4월 결정한 후,현재연방의회
와 연방상원에서 토른 중에있는제2차 평둥법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다. 평등법은 연방행정애 理어서의 여성지원을 법제화하고, 공직분
야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을 위한가정과 직장의 조화를 겐선하는 것이다.
이법의기타중요사항으로는 여성지원을 경협의회와 인사협의회의 임무로 규정한 것,근로생활에 默어괴정등한 처우를 료출적으로 관철한다는
정,모든취업자들이 직장에서 성적 회롱을 받지않도록 보호된다는 접,연
방고위직에서의 여성점유을을 개선한다는 점등이다

출

평둥법은 평등에 관한법를제정을 계속발전시켜 나간다는 통일조약의
위임사안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 나아가 평등법은 각주의평둥법 제정을 위
한모범적 기능및선도적 기능을 수행하 .

.Q, 개인경제와 사회전체에 대해서
도모범적, 선도적 기능을 갖고있다. 따라서 이법은신연방주 여성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지도록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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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사회적 변혁에 처한 어린이와 청소년

l. 통일 이전의 상황

l989년 동독에서 대변혁이 일어나고 독일이 통일된 다음, 젊은이들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기회와 미래가 활짝 열렸다. 그 이전에는 사회주의 통일당과

동독정부는 체제를 안정시키고 체제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하여 상당한 관

심과 막대한 비용으로 청소년들을 보호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전형적

사회주의적 인간"이 형성되도록 하 던 것이다. 학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특히 "국립 청소년 연맹"은 당이 규정화 해 놓은 피출목표를 달성하도록

자유독일청소년연맹(FDJ)과 청소년전사단(Jp)에 의해조정되었다 출

이와 동시에 국가와 공산당은 청소년을 불신했다. 공공단체내의 독자적

움직임은 도청되거나 억압되었다. 감독상태에 처하지 않은 접촉관계나 향

력행사와 같은 것은그 위험성이 최소화 되도록 하 다. 즉 청소년들은 대

대적으로 감시되면서 격리되었다 출

여른조사 결과, 8o년대 중반 이후 청소년들의 동독과 사회주의에 대한 동

질감은 극적으로 줄어 든 다음, 대변혁과 함께 붕괴되었음올 알 수 있다를

이에 병행하여 전체 독일에 대한 동질감이 성숙되었다 출

i99o년 청소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동독 청소년의 8o% 이상이 독일 통

일에 관해 긍정적 견해를 표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와 비출한

수치의 청소년들이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 대변혁 이전과 비교할 때

- 미래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받아 들이고 있다燎

오로지 극소수의 청소년들만이 예상되는 문제점과 어려움에 대해 비현실

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8o%는 수백만에 달하는 대량실업

이 일어날 것으로 보며 76%는 동독의 경제현황이 불량 내지는 극히 불량

하다고 판단하면서 3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야 경제부홍이 시작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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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고 있다 (l99o년 중앙 청소년 연구소).

그렇지만 실제는 다르다. 즉 l993년 구동독지역 청소년의 83%는 자신의

인생에 만족한다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경제사정이 l년 이내에 개선 (32%)

내지 최소한 동일한 수준을 계속 유지 (58%)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실무 위주 사회연구소 - Ipos, Mannheim 1993년). 그리고 청소년의 절대

다수는 종전과 변함없이 서독식 정치제도의 도입이 출았다고 확신하고 있

다 (7l%; 반대는 28%, Ipos 1993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연방주의 적지않은 젊은이들이 사회적 변화를 방향

설정상의 위기로 받아 들이고 있다출

대대적인 변화로 인하여 수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는 새로운 위험

요소가 발생하 다. 그래서 사회라는 공동체의 약자인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주

대변혁이 일어난 다음, 전적으로 자유독일청소년연맹에 의해 조직되었던

청소년 활동은 붕괴되었으며 청소년 클럽과 문화관올 중심으로 유지되던

공개성 청소년 활동은 재정난에 처하게 되었다 출

드메지어 수상에 의한 정부구성과 더불어 청소년 정책의 법적, 교육학적
f

행정적 새로운 출발점이 모색되어야만 했다. l99o년 7월 2o일 인민의회가

통과시킨 청소년 지원 조직법을 통해 서독식 청소년 지원법을 인수하기로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즉 이때부터 청소년 지원조치는 특히 예방적 지원을

강조하는 독자적이고 광범위하며 세분화된 과제를 담당하게 되었다. 신설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은 청소년과를 설치할 의무를 갖고 있다.

통일조약을 준비하는 과정에 그때까지 동독에서 적용되던 청소년법 관련

규정을 신속하게 개정한다 할지라도 새로운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

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그래서 l99o년 lo월 3일 통일조약의 발효와 함께 가

입지역에 대한 청소년 지원법(KJ班G)이 새로 도입되었다. 물론 다수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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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통해 특수한 조건에 대처하도록 하면서 l994년 l2월 3l일까지 새로

운 임무와 법적의무사항이 단계적으로 인수되도록 해 놓았다 .

2.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법률

동독 사회주의 교육제도 하에 부모는 자녀가 국가와 당에 충성하는, 즉

체제에 순종하는 교육을 시킬 법적 의무를 갖고 있었으며, 이와같은 의무사

항은 곧 인민교육기관과 연계되어 있었다 출

이와 반대로 서독에서는 국가 차원보다 부모의 교육이 우선시 되었으며
)

국가는 단지 부모의 권한을 지원해 주는 급부제공에만 국한되어 있을 뿐이

었다. 즉 국가는 주로 독자적이고 사적인 청소년 지원단체와 복지단체 (자

율단체)를 지원해주는 형태를 취했다 출

이러한 방법을 통해 교육의 다양한 기본방향이 표출됨과 동시에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부모에게 진정한 소망과 선택의 권한이 개방되도록 하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연방식 국가인 독일의 교육에 관한 대표적 특징은

교육의 임무를 가능한 한 시민차원, 즉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책임하의 지

역적 사업이 되도록 방대하게 분산시킴에 있다. 청소년 지원법의 임무중 대

부분이 이러한 임무에 속한다
출

구서독지역에서는 l99l년 l월 l일부터 청소년 지원법이 시행된 이래 기

존 청소년 지원구조 (특히, 예방적 지원조치 및 교육에 대한 개별적 지원)

가 계속 발전되어 나갔음에 비해, 구동독지역에서는 l99o년 lo월 3일 청소

년 지원법이 발효된 이래 새로 설치중인 청소년과를 위한 인적, 재정적 지

원에 치중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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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청소년 지원의 새로운 구조

신연방주에서는 새로운 청소년 지원법을 근간으로 하여 공공기관에 의한

청소년 지원 구조와 자출단체에 의한 청소년 지원 구조를 효출적으로 구축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급한 사안이다. 그러나 각 주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당분간 극복해야 할 어려움을 많이 안고 있었기 때문에, 연방 여성.청소년

성이 일정 과도기간 동안 특수 프로그램을 통해 신연방주 청소년 지원상의

미흡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관여하게 되었다. '청소년 지원올 위한 안내.상

담.연수 서비스'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지자단체의 청소년과에 근무하는 인

력의 자질향상에 커다란 성과가 있었다.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신연방주

자율단체에 의한 청소년 지원 구조의 구축과 확충을 위한 연방 프 로 그

램'(AFT-Programm)을 통해 l992년부터 지역별 청소년 사업이 구축 내지

확충피었다. 나아가 연방 여성.청소년성의 정규 지원조치 (연방청소년 계

획)를 통해 신연방주내 초지역적 청소년 사업과 교육을 환전히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출

탁아문제 역시 구조적, 내용적으로 전환기에 처해 있다. 자녀를 위한 일

일 보육시설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양적으로 충분히 공급되어야 할

것이 무엇보다 긴급한 사안이었다. l99l년과 같은 어려운 과도기 중에 이러

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Q정부는 일일보육시설에 lo억 D M 올 지원함

으로서 크게 기여하 다. 유치훤 자리확보를 위해 3개주가 합의한 법적장치

역시 긍정적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l993년부터 연방정부는 일일보육시

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전파자(Multiplikator)에 대한 보충교육을 통해 교육

학적 방법의 계속 개발, 보모용 교육자료의 개발 둥을 지원하고 있다燎

청소년 지원분야의 능률제J를 위해서는 - 일부 신규 채용자를 포함하여

- 전문인력에게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전달하는 것이 핵심적 문제이

다. 직능자격 취득과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인정, 부족한 직능의 보완을 위

한 교육 및 보충교육 등은 신속한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 지원을 위

한 핵심적 과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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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혁 이후 청소년 지원분야에 있어서도 한시적 지원조치로서 고용창출
대책에 의한 일자리가 상당수 마련되었다

.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보충적 재원지원과 함께고용촉진법의 신규조항인
N 249조 h를 통해자출단체를 위한새로운 지원방안올 마련하 다. 이방
안을 통해 실직자, 실직위험에 처한사람, 이전에 고용창출대책의 일환으로

고용되었던 사람둥이지원받을 수 있게되었다

그러나 청소년올 위한합법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제공은 청소년 지원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처럼 임무수행과 재원조달을 책임지는 주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예산에 반된 정상적인 재정에 근거하는 것이어야 한다.

4 . 청소년y 홍보활동? 정피

청소년의 절대 다수는 새로운 자유를 잘인식하고 있으며 이를실현하려
한다. 이들의 6o拓는 자기계발 가능성에 관한한,과거와 비교할 때오늘날
훨씬 커졌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l3%는 자기계발 가능성이 악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26託는 이렇다할 변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Ipos 석른조사
l993년).

젊은이 의 극소수는 홀로내동댕이쳐저 배척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젊은이들은 주변에서 방향설정에 도움이 될만한 구심점을 찾지못할 때, 책

임질 사람 또는 사회집단과의 연결고리가 약해질 때자기파괴적 내지사회
파괴적 행동방식, 즉극좌포는극우성향에 빠져들기 @ ct.

구동독지 역 청소년의 대다수가 변함없이 극우조직과 외국인에 대한 폭력

행사를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이 급증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구동독 공산독재의 잔재와 변화에 따르
는 불안심 리가 신연방주에서 높은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t 이와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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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이 전적으로 신연방주와 관련된 문제만은 아니다. 연방여성.청소년성
은 폭력배제를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신연방주에 조직, 전문지원,
재원둥올마련하다. 즉3o 여곳의 문제지역에 대해약l5o가지 개별 프

로젝트를 통해 폭력올 사전에 방지하거나 폭력올 완화시키기 위해 지원
조치가 수행되 고 있다. 현재각주정부는 독자적인 지원활동과 프로그램에
착수하 다

等

설문조사와 청소년 연구에 따르면 동서독 청소년들은 지난날 생활수준
이 서로 달랐출에도 불구하고 관점과 방향감각에 있어놀라울 정도로 일치

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

청소년의 절대다수인 9o流는 민주주의 사상올 지지하고 있다. 구서독 청

소년의 l6拓와 구동독지역 청소년의 4o%는 사회주의 사상을 지지하고 있
지만, 동독에서 실시되던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거의전적으로 거부의식올
나타내고 있다 (독일 청소년 연구소의 Jugendsurvey 1992년). 계속릴어지
는투표출과 일상생활에 관한불만족은 정치에 대한심각한 거리감 및 소

외감을 표현하고 있다
주

l99o년부터 l992년에 절쳐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구동독지역 청소년들
의 정치적 관심도가 매우비정상적일만큼 켰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구동독
의 대변혁기를 계기로 일어났던 관심도가 이제는 정상화 내지역전상태가

되고있응이 분명하다 (정치에 대한강한관심및매윤강한관심: 구서독지

Q 32%, 구동독지역 23%, Ipos 여른조사 l993년).

청소년의 집단과 단체에 관한결속성을 조사해보면 구동독지 역 청소년들

이구서독지역 청소년들보다 필씬더가정중심적임이 드러나고 있다. J 렇

지만구동독지역 청소년들의 비공식집단이나 당파에의 결속성은 절씬 약하

다(구서독지역 68誇, 구동독지역 3i理, Ipos 1993년).

각종 단체회원수를보면다응과 같다兆6세로부터 29세에 이르는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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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가입 비출 (%), 독일청소년연구소 Jugendsurvery 1992년).

구동독지 역 구서독지 역

직업조합

종교단체

복지단체

향토봉사대

청소년단체

체육단체

사회단체

시민발의 단체

기타 단체

구동독시절의 생활은 - 점점 벌어지는 거리감과는 관계없이- 국가의 보

호에 대해 크게 기대하게끔 되어 있었다. 젊은이들은 세계가 변화된 것을

체험하 으며, 그 중 많은 사람들은 갑자기 흘로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

끼고 있다, 그들은 자유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향력과 가능성을 이해히

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출

따라서 학교와 학교 밖에서의 사회교육과 정치교육은 전대미문의 중대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동.서독지역의 젊은이들 간에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 바로 이러한 시작이 연방정부가 2,ooo만 D M 으로 지원했던 l99o

년도 '만남의 여름' 행사 다. 결론적으로 젊은이들은 책임감있는 친한 사람

들, 특히 부모와 교육자의 정감 넘치는 도움을 필요로 하고> 집단과 공동체

에의 소속감을 필요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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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노인을 위한 정척

l. 통일 이전의 상황

오늘날 통일독일에는 7o세 이상되는 사람들이 약 8oo만명이나 된다수 U L

중 약 65o만명은 구서독지역에? 약 l弱만명은 구동독지역에 살고 있으떠 7o

세 이상되는 사람의 약 3분의 2는 여성이다 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던 l945년, 오늘날 7o세인 사람과 8o세인 사람은

그 당시 각각 23세 또는 33세 다. 오늘날 이토록 고령에 접어든 이 사람

들은 공동의 운명을 회고하고 있다. 즉 그들은 청소년 시절에 나치스 독재

와 제2차 세계대전올 려어야 했다출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 이러한 운명공동체는 분리되었다. 구서독지역에서

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대대적인 재건에 착수, 안정된 민주주의를 구축하고

부지런히 일하여 풍요와 사회정의가 달성되었다. 이것이 곧 오늘날 통일독

일을 부흥케 하는 훌릉한 기초이다. 그러나 전후 구동독지역의 발전상태는

다른 양태로 나타났다. 물른 독일의 다른 한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 역시 부

지런히 일해야만 했다. 그들 역시 전후에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 다. 그러

나 그들은 정치체제와 사회주의 통제경제의 성공을 위해 동원되었다. 오늘

의 노인들은 l945년 전쟁이 끝난 구동독지역에서 소련의 점령상태를 견며

내야만 했다. 그들은 소련에게 전쟁배상금을 지불해야 했고 4o년 동안이나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독재를 참고 견뎌야만 했다. 즉 그들은 그 어느 누구

보다도 더 많은 것을 참고 견디지 않을 수 없었다 출

동독의 노인들을 위한 미사여구가 없을 리가 없었다. 공식적인 정치표현

을 통해 '퇴역 노동자들에게 보다 많은 주의력을 환기하자'는 구호가 끊임

없이 강조되었다. 이는 곧 '근로자와 청소년의 부모와 조부모에게 감사하고

인정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었다. 동독 헌법에도 노후에 대한 사회보장이 명

문화되어 있었다. 즉 노인들은 보다 많은 물질적, 사회적, 문화적 혜택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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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통해 안정되도록 되어 있었다
.

그러나 헌법의 규범과 실제 간에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었다. 사실상 동

독의 노인들은 생산과정으로부터 배제된 후에는 동독사회에서 가장 천대받

던 집단으로 전락하 다 .

이러한 사실은 구동독 공산정권이 남겨놓은 간병보호 대상자나 장애자를

위한 양로원의 열악한, 간흑 비인도적인 상태를 통해 너무나 처절하게 드러

나고 있다
準

게다가 노인과 간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올 위한 구동독의 웅급지원 조

치 역시 인간의 기대치에 못미치는 것이었으며, 구체적인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상태 다零

시민들은 주어진 공급상태만을 받아들 을 뿐이지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

지가 없었다. 여러가지 개인적 요구사항은 거의 무시되다시피 했다. 그 이

유는 사회복지적 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규모가 어디까지나 국가가

정해 놓은 기준치에 부웅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법률규정상 서비스의 임

무가 정연하게 규정화되어 있었으며, 조직과 재원조달이 확정되어 있었다
출

이와같은 사실은 모든 행정지구에 걸쳐 획일적인 파급효과를 미쳤으므로

이를 초월하여 여타 서비스 공급올 개발할만한 여지가 거의 없었다
출

자율적인 복지단체는 단지 신교자선단과 구교자선단이 아주 제한적으로
t

그나마 완전히 교회의 지붕밑에서 노인들을 위한 몇 개 안 되는 시설을 운

용해 왔다會

구동독의 명목상 사회복지정책과 법률규정은 인간의 기대치를 반 한 것

이었으나 엄청난 실망감과 불만족을 가져왔다. 그 이유는 수요가 있어야 할

경우, 기대되는 지원이 따르지 않거나 불량상태로 수행되었거나, 오랫동안

기다린 이후에야 실시되었기 때문이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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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에게 적정한 주거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출은 물른, 건물파손

상태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게다가 설비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

다.노인들에게 그토록 중요한 전화는 단지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한 특

혜조치 내지 예외적 사안일 뿐이었다
주

l97l년부터 진행된 주택 신축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뚜린한 진전이 없

었다. 동 프로그램에 의해 건설된 '노인들을 위한 주택' 역시 연금수령자의

l . 6 % 정도에게만 유리한 조건으로 공급되었올 뿐이며 그나마 구서독 수준

에는 절씬 못미치는 것이었다 .

그 결과 노인들은 젊은이들보다 월씬 심각한 주택결핍상태에 처해 있었

다.노인들이 기거하던 약 45만개의 주택의 질은 매우 열악했다 (주택내에

화장실, 욕조, 샤워 등이 없었다).

2. 노인지원 구조의 새로운 구축

이미 l99o년 전반기에 노인을 위한 서비스 시스템의 재편작업이 준비되

었다.

통일조약 제32조에는 사회복지 국가 건설에 필요한 자출적 사회복지사업

단체의 특수한 역할이 확정되어 있으며, 이로써 노인지원 분야에서도 연방

주의 구조를 위한 기초가 마련되었다. 자율적 사회복지단체 연합회가 이러

한 임무를 인수하여 오늘날 신연방주에 있는 도시의 노인지원과 관련된 각

종 사회복지 사업과 시설의 운용 주체가 되었다
.

신연방주를 위한 긴급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율공익성 운 단체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구축이 수월하게 되었다. 웅급서비스 시스템

(ambulant System)의 구조개편을 위해 총 3,2oo만 DM이 마련되었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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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독 시절에는 대체적으로 선택가능성이 없던 국가의 서비스 시스텝만

이 있었기 때문에 자력구제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양로원에 살고 있

는 노인들은 자력으로 살아가던 노인들보다 그나마 재천 형편이 나았다. 양

로원의 주거 조건 및 생활 조건에 있어서도 개인의 소망이나 기대보다는

공동체를 우선시 했다 .

특히, 명예직 근무를 활성화하고, 노인지원에 참여하는 단체의 기둥으로

서 자력구제적 이니셔티브를 장려하는 것이중요하다. 이 점에 관한 한,여

러가지 운명론적 경향이나 회의적 자세가 극복되어야 한다. 사회의 가치평

가를 통해 참인의식을 고조시키고, 이를 지원육성하는 것이바람직하다 출

적정한 주거상태는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이 자기 판단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이자 웅급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조건이므로 주택문제를 신연

방주의 노인지원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과제는 그 규모에 있어서 구서독지역에서는 감히상상할 수 없는 정도이다
龜

3 . 긴급지 원

연방정부는 내독간 경계선이 개방된 직후, 보호와 간병을 필요로 하는 사

람들의 상황올 개선하기 위한 지원조치에 착수하 다 찰

양로원과 간병양로원에는 소모품, 특히 신연방주에서는 미지의 사안이었

던 현대적 간호용 보조재, 기술장비, 운 비품 둥이 전무했다. 수리 또는 시

설정비의 필요성은 고려된 바 조차 없었다. 건물은 심각할 정도로 손상되었

다. 건물의 기본골조가 수십년간 좀먹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개

축 또는 보수할 가치가 거의 없게 되었다
출

게다가 l989년 여름을 기해 발생하기 시작한 간병전문요원의 서독이주로

말미암아 양로원 거주자에 대한 서비스가 위급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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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부는 이러한 현실이 공지화 된 이후부터 노인지원 관련 시설을 지원토

록 하는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수림하 다. 양로원에 관한 한,모든 시설에

리해 동둥하고 동시에 각 상황에 적합하게 개선하는 것이 그 목표 다 찰

동독지역에 있는 국립 및 교회소속 양로원과 간병요양원은 l99o년과

l99l년에 걸쳐 대소변을 못가리는 양로원 기거자를 위한 간병보조재, 창상

에 따르는 와병치료 예방재를 비롯하여 필체어, 숭강장치, 병원용 침상 둥

을 받았다. 독일적십자사가 이러한 재료의 분배를 맡았다
燎

또 다른 긴급지원을 통해 공급 부족현상을 해소할 수 있었으며, 양로원에

기거하는 간병대상자들의 현황이 개선되었고,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이 수

월해졌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위해 총 l억 5,2關만 D M올 사용했다
.

4 . 양로원과 양로원법

통독 당시 구동독의 양로원과 간병양로원의 약 9o%에 달하는 자리는 모

두 국가의 주관하에 있었다. 현재 국가의 점유율은 5o%로 줄어 들었다. 즉

운용주체의 사유화 및 자율공익단체로의 이전은 아직 완료되지 못한 상태

이다.

양로원에는 아직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자일뿐 마음은 젊은 사람

들이 살고 있는데 오늘날 그들의 조건에 알맞는 주거지가 신속하게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燎

신연방주에 있는 대부분 양로원과 간병양로원의 수준은 매우 낮으며 일

부의 경우 구제불능상태에 처해 있다. 엄청난 건물의 손상, 매호실마다 초

과수용 상태, 매우 열악한 위생시설들이 그 대표적인 상황을 말해주고 있

다. 독일노인지원재단(KDA)이 실시한 심층분석에 따르면 양로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85,000개의 자리는 폐쇄조치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i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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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lo월 말에 개최된 각주 노동.사회성장관 회의에서는 작센주에 관한 연

구보고를 근거로 약 硝料에 달하는 신연방주내 양로원 및 간병양로원이 철

거대상으로서 조속히 신축건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이 결정되었

다.또한 약 3o%는 정비대상이고 2o%는 중기적 수리대상이며 오로지 io%

만이 그나마 기본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燎

거의 모든 시설이 양로원 건물 유지를 위한 최소규정에 부적격하며, 단지

일부만이 이 규정에 부웅하고 있올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통일조약과 관계

되는 양로원 건물 최소유지규정 제3o조에 따른 것으로서 평준화되려면 통

상 lo석년은 걸릴 것이다
주

이미 긴급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율 복지사업단체들은 긴급한 수리

조치 및 현대화 조치를 위해 3,ooo만 DM을 활용하 다. 또한 2U 5,000만

DM이 l99l년도 지방자치단체 투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연방주에 있는

노인지원 관련 시설 약 l,4oo개의 정비와 현대화를 위해 투입되었다 率

간병양로원 역시 l993년도 지방자치단체 투자활동의 중점지원대상으로

총 l5억 D M 을 지원받았다
출

양로원과 간병양로원의 열악한 상태, 그리고 생활수준의 조속한 평준화의

필요성을 근거로 연방정부와 각 신연방주 노인정책 담당 장관들은 l99l년

9월 ll일과 l992년 4월 3l일 박데부르크에서 회의를 개최한 후,긴급지원조

치가 종결된 이후에도 양로원의 건물골조를 주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

다는 사실에 합의하 다
촐

건물 정비 과정의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방 가정.노인성의 재

정지원하에 l99l년부터 叫독일 노인지원재단計 내에 노인지원시설 및 그 운

용단체를 위한 무료상담소가 설치되었다, 무료상담소는 건축계획, 경 , 간

호조직 등에 관한 한시적 상담과 같은 출발지원조치를 취해 준다. 이러한

상담을 통해 계획이 잘못 추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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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긴급조치와 간병요원의 대대적인 개선등을통해 양로원에 근

무하는 인력이 양적으로 늘어났다. 현재, 교육훈련과 보수교육올 위한 능률

적인인프라스트럭쳐를 구축하고 확충하여 질적결함올 개선하는 것이 시
급하다.

5. 복지원-외래y 보건y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한조직

입원대상 노인지 원에 있어서는 기존양로원과 간병양로원을 이용하여 거
주자의 생활상태 와 서비스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우선적인 과제음에 반
해,외래분야의 상황은 전연달랐다

等

신연방주가 구서독주로부터 받아들인 외래보건및복지 서비스인 사회

복지원은 구서독지역에서는 매우우수한 평가를 받는조직이었으나 신연방

주에게는 전적으로 생소한 조직이다. 복지원은 기를의 간호 서비스 구조 를

대신한 것으로서 구서독에 비교할만한 다원적 서비스를 갖추지 못했으며

물질적, 기술적 장비면으로 볼때도구서독 수준에 월씬 뒤떨어진다.

연방정부에 의한3,2oo만 DM의 긴급지원 프로그램 및고용창출대책의
활용을 통해신연방주에 복지원의 전국적 망이구축될 수 있었다. 최초의
복지원은 이미 l99o년 8l! 에어푸어트에 개설되었다. 이와같은 변형과정에
있어서는 기존서비스 (예: 도시간호원 파견소를 통한가정방문 간병)가 일

단새로운 인력으로 대체될 수있을경우에야 해체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
다.

현재약8oo개의 공인된 복지원이 있다. 그중대부분은 자출단체에 의해
운 되고 있다. 복지원은 훌릉한 간병보조재, 기술장비, 차량둥을갖추고
있으며 복지원의 성공적인 개편은 매우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으로의 재원조달 문제, 한시적인 인력투입 등과같은 문제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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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액은 부족하며 의료보험에 의한 지급 역시 불

충분하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인력의 절대다수는 고용창출대책에 의한 인

력으로서 근무를 시작할 수 밖에 없었다. 오늘날 간병분야의 대부분 인력이

확정된 채용관계에 있는 반면, 가정간병 및 가사조력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

는 대부분 여성직원들은 아직도 고용창출대책에 의한 인력이다. 아직도 3 .

용창출대책에 의한 지원조치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2년간의 지원기간이 끝

나면 인력교체가 불가피한데, 이는 어디까지나 복지서비스 근무인력의 계속

근무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올 통한 해결책이 모색되었

다. 새로 마련된 촉진장치인 고용축진법 제 249조 h 는 고용주체자로 하석

금 정식고용을 수월하게 해 줄뿐만 아니라, 고용창출대책에 의한 지원이 끝

나도 계속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 해결책으로 받아들여졌다. 연방정

부는 연방 재정건실화 프로그램(FD )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인프라스

츠럭쳐 개선용 재원으로부터 각 주정부에게 고용촉진법 제249조 h 에 입각,

긴급 보전용 재원 lU 5,000만 D M 을 활용할 수 있게 하 다 출

6 . 자출단피의 참억

신연방주내 보조원칙의 단계적 실현과 함께 자체책임수행과 자력구제가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으며t 집중적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게 되었다. 특히

노인이 노인을 도와주는 것과 같은 명예직 봉사활동이 그 핵심으로서 사

회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지원될 필요가 있다. 이와같은 것은 비록 신

연방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새로운 방향설정이 전적으로 기본적 생활의

안정을 목표로 하고 아직도 사회적 중요성으로 볼 때 낮은 위치를 차지하

고 있지만 매우 필요한 것이다 .

그래서 연방 가정.노인성은 "노인사무소"(Seniorenburo)라는 모텔 프로그

램을 주진하고 있는데, 그 목표는 명예직 봉사찰동의 좋은 선례를 만들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기관이 갖는 임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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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생활 이후의 활동분야 소개 및 명예직 사회 봉사활동 참여 가

능성에 관한 상담

자력 구제 활동과 자력 구제 단체의 구축

노인들을 이웃에게 소개시켜주고 각증 관계를 맺도록 하는 활동의

개발

양로활동 주관단체에 의한 현상모집에는 예상외로 훌릉한 반응이 뒤따랐

다. 각 지역에 걸쳐 사회복지단체, 지방자치단체, 교회단체, 노인단체, 교육

기관 둥이 함께 모여, 협력을 위한 합의조치를 취했으며 일부에 있어서는

운 단체 연합회도 구성됐다 準

l992년말 현재 3개의 노인사무소가 업무를 개시했으며 l993년 중 32개에

달하는 노인사무소가 신연방주를 중점대상으로 개설될 예정이다 찰

5o세로부터 65세에 달하는 연령집단이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들 중

대부분은 개인적 인생계획과는 달리 조기퇴직에 직면하 다. 이러한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동시에 납게 된 시간의 일부를 사회복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적 오리엔테이션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방 가정.노인성은 작센 안할트 주와 브란덴부르크 주에 모델 프로젝트를

수립해 놓고 조기정년에 처한 사람들에게 미래의 전망을 열어주고 의미있

는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출

v . 병역대체 사회봉사 근무 (Zivildienst)

l99o년 4월 구동독은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대체 사회봉사 근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부여하 다. 통일조약과 더불어 구서독의 병역대체

사회봉사 근무법 (Zivildienstrecht)이 신연방주에 도입되었다. 이로써 병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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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사회봉사근무 행정기관은 약 100,000명에 달하는 병역거부자 중 이미 병

역대체 사회봉사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22,000명을 관리하고 28,000에 이르

는 병역대체 사회봉사근무용 일자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를적인 조직체계

를 조속히 구축해야 할 임무에 직면하게 되었다
龜

이러한 임무는 단 3개월 만에 해결되있다 찰

6개의 병역대체 사회봉사근무단과 2o명의 지역관리관이 한 개의 지역 관

리행정기관올 구성하 다. 연방 병역대체 사회봉사 근무청 (필른 소재)은

병역대체 사회봉사근무자의 소집과 퇴역과 같은 주편 차제를 비롯하여 각

근무처와의 정산업무를 인수하 다. 베를린에 있는 지휘부대가 필요한 조정

임무를 수행하 다. 현재 2개의 병역대체 사회봉사근무 학교가 개설되어 있

다. l99l년부터 각 부대에게 배속된 병역 대체 사회봉사 근무자를 위한 국

가적 행정임무가 이전되기 시작하 다
準

구동독 시절, 무기를 든 군인으로서의 근무를 거절하여 소위 건설병으로

투입되었던 병역 의무자들에게는 법적으로 공인된 병역 거부자와 동둥한

취급을 받게 되었다 출

구서독법의 구동독지역 위임은 완료되었다. 그리고 병역대체 사회봉사근

무의 새로운 조직 역시 거의 완료되었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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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 화

l. 통일 이전의 상찰

동독의 문화와 동독 집권당인 사회주의 통일당의 문화 정책은 반드시 일

치하는 것이 아니었다. 문화란 것은 수십년간 형성되어 온 전통에 부리를

박고 있어, 그 향력은 엄격한 통제를 가한다고 제거될 수 있는성질의 것

이아니다. 따라서 동독은 공식적으로 독자적인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 구

분해 내려고 시도했지만, 이같은 시도는 한번도 성공할 전망이 없었다. 예

술가들을 포함한 동독 주민들의 대다수는 독일과 유럽의 공통의 문화적 역

사,서독의 (전파)매체들 그리고 점차적으로 개선된 동서독 간의인적교류

로부터 자극과 계몽올 받았다 價

동독의 문화 정책을 보면 적극적인 개입의 단계와 상대적인 자제의 단

계가 교차했출올 알 수 있다. 한편 동독 집권당인 사회주의 통일당은 모 든

문화 활동을 정치적으로 규제하고자 시도했는데, 이같은 시도는 극단적인

경우 문화 활동의 금지, 해외 이주t 도피 내지는 구금과 같은 첨예한 갈둥

을 야기시켰다출

둥독 정부는 자국의 문화정책적 목표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문화행사에

상당한 규모의 공공재원을 투입했다. 어느 나라나 자기 나라의 공공수치들

(예를 들면 극장 및 박물관 방문객 수나 또는 문화행사의 수)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동독이 문화행사에 상당한 재원을 투입한 것은사실

o1cl.

그러나 시설면에서는 동독의 문화는 주로 기존의 시설물들을 활용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예술대학, 이와 연관된 특수 음악학교들 그리고 예술전문학

교들의 물질적인 여건은 대체로 미비했다. 건물들의 원형은 종종計고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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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작업실, 스튜디오, 문화시설물, 장비, 서적둥 문화 비품들도 .대부

분 노후한 것들이었다 출

국가적인 기념물, 특히 기념비적인 문화재의 보호 부문에 있어서도 새로

운 보수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외에도 광범위한 7에 걸.쳐

몰락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참으로 한탄스러운 정도 다. 신축물은 거의

전무했다 (특히 동독은 4o년동안 단지 l개의 미술찰물관과 l개의 콘서트휼

을 건축했음). 일반적인 고용 정책은 비효율적인 관료기구들을 생겨나게 했

으며, 이들의 활동들은 주로 통제와 지시속에 이루어졌고, 이들이 창출한

문화적인 가치는 이미 구동독시절에도 전문가들에 의해 의심스러운 평가를

받았다(예를 들면 많은 "문화의 집" 또는 "초소형 도서관들").

비록 동독에서는 사회주의 문화 이른인 "사회주의적 현실주의"라는 공식

적인 예술정책이 점차적으로 확고하게 관철되지 못했옴에도 불구하고, 몇몇

부문들, 예를 들면 동서독간의 문화 교류같은 것은 끝까지 사회주의 통일당

의 엄격한 통제를 받았다. 동독은 초기에는 전독일올 대상으로 하는 문화정

책을 통해 서독 지역에까지 문화적 향력을 미치려는 시도를 강화했으나
t

나중에는 서독측이 강조한 단일한 민족 문화로부터 스스로을 폐쇄시키려는

의지를 드러냈다출

2. 통일조약 피35조어 따른 문화적 원형의 보존

통일조약 제35조 제l항은 서독과 동독이 비록 상이한 문화적인 발전을

해오기는 했으나 예술과 문화가 독일 민족의 일체감을 지속시키는 기반이

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통일조약의 입안자들은 동독의 문화적 원형이 훼

손되어서는 아니되며(2항),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을 보장해주고(3항), 문화

시설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7항)는 내용들을 조약에 포함시킴으로써 통

일로 야기된 특수 상황을 고려에 넣었다. 또한 통일조약은 독일 헌법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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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의 관할권 분배 원칙을 명확히 인정하면서, 동시에 과도기간에 대해 연

방의 "공동 재정 조달"을 규정하고 있다출

통일조약 諸조에 의거 연방 내각은 l99o년 ll월 l4일과 l99l년 2월 26일

구동독 및 동베를린 지역에 있어 문화 부문을 과도기적으로 재정적인 지원

을 하기 위해 한시적인 조치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의결

했다(부록 Nr.203 표 참조).

- 원형 보존 프로그램

- 문화 간접 시설 프로그램

. 기념물 보호 특별 프로그램

통일조약 제35조를 기초로 그리고 서독의 재정 및 인력 지원으로 동독

지역의 문화재들이 보존되었고 문화 부문에 필요한 구조 조정올 위한 전제

와 기초가 마련되었다 출

문화 부문의 조정 과정에서는 시독에서 이미 그 제도적인 우수성올 입증

한 바 있는 다원주의적 문화 이해 및 사회 이해를 기초로 분권(分權) 원칙
)

보조(補助) 원칙l), 예술 자유의 원칙 그리고 예술적인 결정에 대한 국가 간

섭 배제의 원칙들이 자리를 잡아갔다. 따라서 동독지역의 주정부들은 자신

들이 환 한 원형 보존 및 문화 간접 시설 개발의 필요를 처옴부터 기존의

것을 보존하라는 과제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조형(造形)의 과제로 받아들

다.

통일조약의 규정에 따라 문화 시설물들은 대부분 시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관할로 넘어갔다. 한편 과거 행정 지구(地區, Bezirk)나 문화부가 직접

l) 보조 원칙(Subsidah指t)이란 일반적으로 사회, 정치 역에서 상위 단체는 하

위 하위 단체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과제에 대해서만 이를 떠맡음으로서 하위

단체의 찰동을 보조, 촉진한다는 원칙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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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하던 시설물들은 우선은 주정부 관할에 속하케 되었다. 처음에는 기존

의행정구조가 책임을 떠맡았다가 이양되었는데, 이같은 책임 이양 작업은

및 기관들이 새로운 기관들에 의해대체되는 기간줌에실시되어야만 했다.

2.l 원형 보존 프로그린

원형보존프로그램의 재원은 특히국가적인 의의를 지닌 문화 시설물

및문화 행사의 지원에 사용되었다

재원의 분배는 주정부들의 제안에 의해이루어지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한 전문위 원회의 자문을 받고있다. 이전문위원회는 토론올 통해연방차
원의 지원이 특히 다음과 같은 역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결른올 내렸다.

. 유럽적인 또는 민족적인 중요성올 지닌시설물 또는문화행사
- 해당 지역에 중요한 극장, 박물관, 오케스트라, 도서관

- 과기로부터 전해오며현재반복되고 있는중요한 행사들

- 문화 화의 지원

- 기념물

2.2 문화 간결 시설 프로그켬

문화 간접 시설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 시,각행정구역의 문화시
설물 및 문화 행사들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그구조를 현대화시키며 나아가
지역적인 불균형을 조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같은 범주에서 이루어지는

조형예술, 음악, 문학, 화및매체들, 도서관, 박물관, 보관소, 기념물 관

u,청소년 및성인대상문화교육, 민속학 및지방학둥의 문화 활동들이

지원 대상이 된다. 이중에서도 특히청소년 문화교육및음악학교 확충을
포함한 청소년 대상문화활동이 중점적인 지원대상이 되고있다.

이프로그램의 재원은 전적으로 주정부와의 협의를 통해분배되고 있다.

재원의 분배에 있어각 주들은 각주별인구 및 면적을 기초로 결정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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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방식에 따르고 있다. 각 개별 조치당 연방의 재정 지원은 전체 소요경비

의 49%를 초과할 수 없다출

2.3 기념믈 보호 특별 프로그련

기념물 보호 특별 프로그램은 이동 불가능한 문화적 기념물이나 가치가

있는 역사적인 건축물(개별 건축물)의 안전, 보존, 복구를 위해 도입된 프 로

그램이다. 이 프로그랭의 개별 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안전 조치 (기후로 인한 손상,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축물의 침

입, 절도 행위로 인한 손상 보호)

기념물 보호하에 있는 문화재의 파악 및 실태 조사

기념물 관리를 위한 전문 교육 지원

이동 불가능한 문화재의 복구 작업

이 프로그램은 주정부와의 협의하에 실행된다. 연방 재정 지원은 소요 경

비의 49%까지이며, 이같은 지원은 따라서 적어도 둥일한 규모의 투자 재원

이 투입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이같은 방식으로 특히 중소기업들의

일자리 제공 기회가 확대되었다. 독일 기념물 보호 재단은 구동독 지역에

대한 설림 기금을 지원받았는데, 그 규모는 l991\I 1.000만 마르크, l992년

2,3oo만 마르크 다 출

2.4 기타 문화 지원

연방 정부는 통일조약의 협상 과정에서 동독의 결정적인 예술가 지원제

도인 "문화 기금"이 통일조약에 고려되도록 배려했다 零

l99o년 9월 공법 재단으로 새로운 지위를 갖게 된 이 기금은 적어도

l994년 l2월 3l일까지는 존속하게 되어 있다. 통일조약에는 과도기간 동안

연방의 공동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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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서독과 구동독간 지역간의 문화적인 접촉 및 결속을 강화하고, 구동독

지역에 있어 전시 부문, 초청 행사 그리고 축제(페스티발) 부문의 새로운

활동들을 장려하며 나아가 국제간 문화 교류의 취약천들을 보완하고자 하

는 목적으로 연방 내무성은 2,5oo만 마르크린991-93년)의 재원을 제공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구동독 지역에 대한 연방 정부차원의 문화 지원금은 l99l년

.l993년 기간중 총 32억 마르크에 이르고 있다 (민족적인 의의를 지닌 문

화재 장기지원기금 포함).

구동독과 베를린 지역은 필요한 주정부의 재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화

부문의 예산을 확보했다. 구동독 지역 주정부들은 가치있는 문화재의 보존

과문화부문의 필요한 구조조정작업을 위해이념적인 면에서 그리고 재

정적인 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했다. 이로써 연방정부. 차원의 문

화지원과 더불어 중요한 문화정책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게다가 구서독의 각 주들은 처음부터 상당한 인력 및물질을 지원함으로

써구동독 지역의 중요한 문화재 보존에 일익을 담당했다
準

3 . 범국가적 의의를 지닌 문화재의 지원

3.l 린를린

베를린은 이미독일통일전에연방정부의 중심적인 문화지원대상이

었다. l99o년까지 연방내무성에게 배당된 문화부문 예산의 5o%가 베를린

에지원되었다. 그중 "프로이센 문화관리재단"과 "베를린 축제회사‥가

베를린 지역에서도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다
.

독 일 통일이 이루어지고 때를린의 동서 지역이 결합됨에 따라 동베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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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문화재들이 계속 보존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準

베를린이 자력으로 베를린 지역의 문화 기관들을 재정적으로 운 할 능

력이 없다는 점에 관해서는 모두가 의견이 일치했다. 따라서 통일조약 제35

조 제4항은 구동독 시절 중앙 정부가 담당했던 특히 베를린 지역의 .문화

시설들에 대해 연방이 공동으로 재정 지원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

정과 관련한 내용은 베를린을 통일 독일의 수도로 규정한 통일조약 제2조

제l항 (l)에서도 볼 수 있다출

통일조약의 이 두가지 조항을 기초로 l99l년부터 연방 재정 예산에 베를

린 지역의 대표적 문화 시설에 대한 연방 지원을 위한 특수 항목이 설정되

었다. 이 외에도 베를린은 구동독 지역의 문화 원형 보존과 문화 간접 기설

확충 및 기념물 관리를 위한 연방 정부의 특별 프로그램의 재정 지원도 받

고 있다.

l99l년 6월 2o일 독일 연방 하원은 국회 및 연방 부처의 일부를 베를린

으로 이전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로써 베를린 지역의 문화 시설 및 문

화 행사에 대한 향후의 지원 문제는 새로운 비중을 갖게 되었다. 그간 이에

관한 협정이 하나 맺어졌는데, 이 협정은 베를린 시를 국회 및 일부 연방

부처의 소재지로 확충하는데 있어 연방 정부와 베를린 시(市)참사회간의 협

력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에는 또한 연방 정부가 특별한 관심을 갖

고 있고 범국가적인 의의를 지닌 문화 시설과 관련 특별한 협력을 규정하

고 있다. 이 협정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다
출

베를린 지역의 가장 중요한 문화 기관은 프로이센 문화 관리 재단이다
찰

이 재단은 궁극적인 규정에 이르기까지 연방과 주정부들이 공동으로 운

및 재정을 담당한다. 이 재단은 통일 이후 동독 지역 소재 프로이센 문화재

도 잠정적으로 관리한다. 베를린 지역 국 박물관들을 프로이센 문화관리

재단 산하에 통합하는 작업은 조직상으로는 이미 완결되었다. 이제 문화재

들의 공간적인 통합만 이루어지면 이 종합 박물관은 그 수집물들의 다양성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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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성 그리고 환전성이라는 면에서 유럽과 전 문화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박물관으로 부상할 것이다. 또한 조직상 이 문화 재단 산하에 통합된

국 도서관들도 독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종합 학술 도서관으로

자리잡올 것이다. 수집문화재나 조직들의 실질적인, 즉 공간적인 통합은 다

만 단계적으로 그리고 상당한 규모의 재정 수요를 수반하는 건축 활동이

이루어진 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

동독 예술 아카데미는 대규모의 문서보관소들> 수집물들> 도서관들 그리

고 몇몇 기넘사적지들을 관장했 다. 그러나 이 아카데미는 동독 5개주 및

베를린과 맺은 국가 조약에 따라 해체되었다. 중요한 문서보관소들은 수집

품>도서관둥과 더불어 특별 재산으로 베를린 동물원내 애술 아카데미의 연

구 부서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기념사적지들은 특별 규정의 대상들이 되었

다.

3.2 신연방주

문화라는 것이 현대 산업국가들의 근본적인 구조적, 사회정책적 변화 과

정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그 중요성올 획득하고 있다는 점올 의식하석 동독

주들과 지방 자치 단체들의 의회들은 이미 초기 예산 설정에서 예술 및 문

화 지원 부문에 상당한 규모의 재원올 할당했다. 그러나 향후의 상황은 보

다 많은 문제를 안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문화 지원 부문이 일정한

가용 재훤을 놓고 여타 해결되어야 할 상당수의 과제들과 경쟁해야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통일과 더불어 연방 정부가 구서독에서와 마찬가지

로 이제 구동독 지역에서도 범국가적인 의의를 지닌 특정 문화기관들올 지

원할 수 있을지 또 지원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연방 지원이 어

느 정도여야 하는가 하는 논의도 아직 결른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l99l년에 민족적인 또는 세계적인 수준의 몇몇 기관들은 연방의 지속

적인 지원 대상이 되었는데, 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국가 관리하의 성(城)들과 포츠담 쌍수시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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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찌히 소재 바하(Bach) 문서고

- 데사우 건축 학교

- 바이마르 고전주의 재단

- 부헨발트 사적지

- 소르브인들의 문화 시설

동독주들은 현재 연방 정부의 원형 보존 프로그램의 재정 지원올 받는

일련의 여타의 문화 시설들도 구 지원 대상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

에는 "중부 독일 바로크 음악" 연구 그룹과 같은 프로젝트들, 시한부 지원

프로그램인 "작센 음악", 종교 개혁 사적지 , 뵈를리츠(Borlitz), 코트부스-브

라니츠(Cottbus-Branitz), 바드 무스카우(Bad Muskau)의 정원들, 할레 소재

프랑크 재단, "문화 도시 바이마르" 프로그램 또는 드레스덴과 슈트랄준트

박물관둥이 여기에 속한다. 연방 정부의 지원은 주정부들의 의사에 따라 이

문화 시설들의 국제적인 광을 회복하고 상당한 투자 수요를 실시하는 것

이어야 한다 .

동독 화 부문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통일과 동시에 동독 화 생산업

자, 화 제작업체, 화관에 대해서도 연방 문화 화지원이 제공되었다 출

그동안 일반 문화 화지원 및 문화 부문 과도기 재정지원의 범주에서 동

독 지역에 8,ooo만 마르크 이상의 지원금이 홀러 들어칸다 찰

구동독 지역의 가장 중요한 화생산지로 전통이 가장 풍부한 포츠담-바

벨스베르크의 스튜디오들의 경우 신탁관리청이 바벨스베르크의 DE F A -회

사들과 관련 부동산을 매각할 때 고액 투자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 지

역은 계속 화생산지로 보존될 수 있게 되었다 .

연방 정부는 민족적인 문화 유산의 하나로 677개의 극 화, 2,2諸개의 기

록 화 그리고 752개의 애니매이션(트력) 화들을 가진 D E F A 화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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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가 해체되는 것을 막고 활용가능한 것으로 보존하기 위해 베를린시? 브란

덴부르크주, 작센주와 공동으로 D E F A 화 관리 및 활용를 위한 공익재단

을 설립할 계획이다 찰

통일조약은 소수민족으로서의 소르브인의 특별한 위치를 감안, 소르브인

들의 문화를 보존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작

센주가 브란덴부르크 주 및 연방 정부와 합의하에 설립한 비독립적인 "소

르 브 민족을 위한 재단"은 원칙적으로 소르브인들의 참여하에 국가 차원의

재원을 투입하기 위한 공동 기구이다. 연방. 정부, 작센 주 그리고 브란덴부

르 크 주가 이 재단을 통해 마련한 재원은 소르브어 (語)와 소르브인들의 문

화적인 다양한 표현들올 보존케하는데 기여했다 .

4. 도서관y 문서보환소> 문화재 반흔

통일과 더불어 도서관 및 문서보관소의 역에도 새로운 조치의 필요성

이 생겨났고 이같은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會

도서관 부문을 보면 각 주들은 효율적인 도서관 시스템의 설립과 확충

작업올 상당한 정도로 진척시誰다. 효출적인 도서관 시스템이란 각 개별 도

서관들을 상호 연결시켜, 누가 그 도서관을 운 하고 또한 그 도서관이 어

떤 특별한 과제를 지딘는가 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다양한 기능적 차원에서

상호 협력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이 과정에서 각 주의 공공 도서관들은 연방 정부의 연방국가적 구조에

부웅하여 다양한 모숩을 지니게 되었다. 이같은 전제하에 동독지역의 각 주

들은 처음부터 이 부문에서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수

. 5 6 o .



제8장 문화 .언른 .스포츠

4-l 도서찰

찰 독일국가가 통일됨에 따라 프랑크푸르트 소재 "독일 도서관(Deutsche

Biblio燎ek)" 과 라이프적히 소재 "독일 도서관(Deutsche B cherei)" 은 각

소재지는 그대로 두고 "독일 도서관(Deutsche Biblio流ek)"이라는 명칭의

연방 관청의 형태로 합병되었다 準

이같은 합병 구상은 다음과 같은 기초에서 생겨났다:

- 각 소재지에는 효율적인 도서관 및 전문 인력이 보존되어야 한다準

. 각 소재지의 중점 분야는 제거하거나 이전될 수 없으며 단지 특별

한 한 장소에서만 효력올 가질 수 있다를

장서 확충시 이중 작업올 피하고 라이프찌히와 프랑크푸르트에 동

일한 관리 수준을 창출해야 한다 .

이같은 합병작업은 동서독 지역간 통합의 성공적인 모텔의 하나로 간주

될 수 있다 燎

"독일 도서관"은 독일의 중심적인 문서자료실이요 범민족적인 서고(書庫)

이다. 이 도서관은 l9l3년 이래 독일에서 출간된 인쇄물 및 제작된 음반(音

盤)U-, 1913년 이후 외국에서 간행된 독일어 출판물, 다른 언어로 번역된

독일 작품들, 다른 언어로 쓰여진 독일에 관한 인쇄물들을 수집하고 목록을

작성하며 서지학적으로 분류하는 과제를 지니고 있다
導

독일 최대의 이 "독일 도서관"에는 l99l년 l2월 3l자로 l,43o만건의 자료

가 수집되어 있으며 (라이프찌히 927만 4천건, 프랑크푸르트 447만건, 베를

린 56만 l천건) 그 장서의 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자료의 량은 i982

년 l2월 3l일의 l,oo3만권보다 3 9 % 늘어난 수치이다 .

"독일 도서관"은 독일 민족의 장서를 다양한 분류와 집적단계에 걸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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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물 또는 전자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간행하고 있다. 이를 넘어 독일 도서

관은 중요한 도서관, 서점, 문헌적인 기록을 지닌 학술기관들올 위해 카드

목록> 자기 테이프, 디스켓, 온라인 서비스등올 통해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

다. 이로써 독일 도서관은 독일 국내는 물른 세계적인 도서관 제도를 위한

필수적인 기준올 제공하며, 감명을 줄 정도의 국민경제적 이익올 가져다 준

다.

4.2 문서보찰소

동독 시절 문서보관소들은 중앙 집중화의 경향이 심햇.다. 따라서 독일 헌

법정신에 부합해서 각 주와 광역단체들은 가능한 한 중앙집권식 체제에서

독자적인 관할권에로 이행작업올 실시했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했다 準

통일조약에 의해 연방 문서보관소법은 구동독 지역에도 확대 .적용되었

다. 다양한 관할의 동독의 국가 문서보관소들이 연방 문서보관소에 귀속되

었다. 이로써 국가기관에서 생겨난 문서 자료들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법적, 조직적인 기초가 마련되었다 출

정당 및 대중 조직들 산하의 문서보관소들의 지위는 미결정의 상태로 남

아 있었다. 석기에는 특히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

당문서보관소가 있다. 이 문서보관소들은 정당 또는 조직체의 전숭문서들

외에도 국가적인 과제를 인식하는 가운데 생겨난, 따라서 연방이나 주정부

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서류들도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순수하게 추

상적으로 문서자료들을 분리해낸다면 문서보관소 자체나 기록실 자체가 무

용지물이 되어버릴 것이다. 이 를서는 독일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

으며, l992년 3월 l3일 연방 문서보관소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연방법률공

보 I, P 516참조)과 l992년 4월 6일 연방내무성 법령 개정을 통해 독일 역

사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지닌 이 유산이 미래에까지 보존할 수 있는 기반

이 조성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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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거 연방 문서보관소내에 설치된 "동독 정당 및 대중조직 문서

보관소 재단"은 l993년초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이 시기에 이 문서보관소들

에 대해 권리를 가졌거나 주장하는 모든 이들과 반입 계약의 준비 및 체결

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출

재단에 반입된 엄청난 량의 정당 및 대중 조직 보관자료들은 이로써 일

반 대중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연방 문서보관소법은 문서보관소 자료

이용을 위한 3o년간의 규치 준수 기간올 설정하고 있는데, 이 자료들은 UZ.

같은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학계, 특히 시대사 연구를 위해서는 이

재단에 반입된 자료들은 명확한 법규에 따라 풍부한 원전으로 활용될 수

있다.

4.3 문화재 반환

문화 유산의 보존 및 보호와 관련 특히 중요한 것은 독일 정부와 각 주

들이 구소련 후속국가들로부터 문화재 반환을 위해 기울인 노력이다출 l 9 9 o

년 ll월 체결된 독-소 조약에서 유실 또는 불법적으로 옮겨진 문화재의 반

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박물관 재산, 서적, 문서 자료둥에 관한 협상

과 전문가들의 대화가 현재 진행중이다. 이 문제가 언제 중결될 수 있을 것

인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 또한 독일은 폴란드와도 조약올 통해

문화재 및 문서 자료와 관련한 문제들에 관해 협약을 맺었다. 행방불명되었

거나 불법적으로 고향에서 옮겨진 문화재들을 파악하기 위해 연방과 주차

원에서 광범위한 조사 작업이 실시되었다. l99l년 베를린에는 기록실이 설

치되었다 출

5. 교회를 위한 연방 정부의 특별 지원

구동독 지역의 교회들의 대부분은 자력으로 교회 건물, 목사관 및 기타

시설들을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없었다. 재정 부족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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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들의 경우 필요한 보수 허가나 필요한 인력 및 재원의 확보가 불가능했

었다. 따라서 과거 연방 내독관계성은 오래 전부터 동독 교회들을 지원해왔

다.

연방 내무성은 동툴 교회에 대한 이같은 지원의 속행으로 l99o년과 l99l

년 동독 지역 교회 건물 보수지원을 위해 매년 8,ooo만 마르크를 지원했다 출

이같은 재정 지원과 더불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동독의 교회들이 그같

은 재정적 도움이 없다면 지난 4o여년간 교회에 대해 적대적인 정치 분위

기 속에서 건물 원형에 가해진 손상들을 제거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이

금액의 대부분은 복음주의 교회들과 카톨릭 교회들에 제공되었다. 그러나

여러 유대 교회들과 몇몇 소규모 지역 교회들도 이 프로그램의 혜택올 받

았다.

6 . 동부 및 동남부 유럽 소재 독일 문화유산의 보존

연방 정부와 각 주정부들은 법적으로 동부 유럽 및 동남부 유럽의 추방

지역 및 이주 지역에 산재해 있는 독일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독일

민족과 외국인의 의식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게 하는 임무를 지고 있다燎 U L

런데 이같은 법적인 임무들이 독일 통일 이전까지는 단지 서독 지역에서만

수행될 수 있었다 출

독일 통일과 더불어 연방 정부는 문화적 과제를 동독 지역에도 적용했다 準

자국 문화 유산 보존을 위한 연방 정부의 기여는 주로 대중적인 문화 활

동, 학문 및 연구, 도서관, 예술과 음악의 장려, 그리고 박물관의 확충 지원

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구

이에 따라 l99l년부터 라이프찌히 대학에는 "중동부 유럽에서의 독일 문

학과 독일어"라는 강좌가 재단 강좌의 범주에서 지원된다. 그라스발트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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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포메른의 역사와 문화"라는 강좌가 개설될 것이라고 한다
출

역사적 으로 독일에 속했편 동부지역과 독일인들의 이주지역을 문화적,

역사적으로 서술해 줄주림박물관의 확충및신축작업은 문화유산의 보

존이라는 법적인 임무의 또하나의 중요한 측면이다. 여기에는 특히두가지

프로젝트를 언급할 수 있겠다:

- 작센주 및괴어리츠(Gorlitz)시와 공동으로 괴어리츠 소재르네상스

-세속건축물인 "핀호프(SchOnhof)"에 슐레지엔 주립박물관 설치

그라이프스발트시 중심부에 역사적인 가디언 하우스(Guardian

H a u s ) 주변 건물군들에 그라이프스발트시> 멕클렌부르크-포어포메

른주 및 연방정부공동으로 포메른 주립박물관을 설치한다는 계획

7 . 원형 보존 및 구조 변경

통일조약 제3l조에 근거한 연방의 문화부문과도기 재정지원에 의해 동

독의 문화 풍경은 원형보존과 구조변경이라는 두가지 흔합물이 복잡하게

뒤춰인 형국이 되었다. 문화부문구조조정에 있어중요한 계기들은 다음

과 같다:

7.l 문화와 연방 국가

독일통일의 완성과 더불어 나타난 정치, 사회, 경제부문의 변화는 문

화활동에도 지속적인 향올 미친다. 조직면에 있어문화부문의 가장중요
한 진로 설정은 중앙집권화의 탈피와 새로운 연방국가적 문화제도의 확립

이었는데, 이는문화시설들을 주와지방자치단체로 이관시키는 결과를 낳

았다. 예외적인 경우로 문화시설을 민 화하는 경우도 있었다. o1 과정에서

동독의 주들은 한편으로는 지방 자치단체의 문화적인 자율성을 장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발달된 문화공간을 특히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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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맡게 되었다 .

재정 문제, 인사 문제의 관련 규정들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권

올 넘겨받는 문제는 원천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동독에서 현지 담당기관

에 관할권을 이전하는 작업은 문화부문에서 다원적인 구조를 마련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제로 작용했다 출

7.2 조직의 피편

몇몇 동독의 특수한 문화 시설들은 폐쇄되거나 민 화되었는데, 국 예

술품 거래, 콘서트 및 출연 감독, 광역단체의 문화행사들, 기업체 또는 독일

청소년자유연맹(FDJ) 산하 문화의 집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를 통해 상당

한 인력 감축이 있었고, 이는 전체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향을 미됐다 .

극장과 오케스트라와 같은 대형 문화시설들은 실제로 인력 감축이 필요

한지의 석부를 검토해야 했다. l99l년 지방자치단체들이 관할권올 넘겨받은

후, 그리고 l992년 합리화구상 작업을 내놓은 이후 실제로 부적절한 초과

인력들이 l993년중 효과적으로 감축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

는 일이었다 .

문화 시설의 기술적인 부문에서도 추가적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작업은

피할 수없는 일이었다. 거의 모든 문화 시설들이 노후화되어 있었고, 비용

이 많이 드는 구조를 지딘다. 그러나 이를 현대화하는 것은 직접적인 비용

절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시설 분야에서 상당한 비용중가를 의

미했다. 동독의 문화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서독 수준의 효출성을 갖게 되려

면 앞으로 몇년 안에 기술적인 면에서 서독에 비견할 정도의 현대화가 이

루어져야 한다 .

7.3 협력과 경청

이미 성장해 있는 문화 풍토를 구조적으로 변경하는 작업은 시간과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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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한다. 이에 관한 결정들은 각 주 정부들과 지자단체들이 내려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들의 해당 부서가 오래 전부터 처음으로 다시 독자적인 책임

을 떠맡게 된 것이므로, 연방이 재정 지원을 구실로 이에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

한편으로는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 조정이 가장

어려운 부문은 극장이다. 동독의 모든 주정부들은 극장에 관한 평가서를 작

성했으며, 극장의 합병 또는 개별 도시들의 다양한 연극 중류의 변경에 관

해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의견올 나누었다 주

극장 부문에 있어 앞으로 몇년 내에 재정적인 면이나 관객의 호응도 면

에서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찾는데 성공한다면, 이는 문화 부문의 가장 괄목

할만한 구조 조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等

현재 극장과 다른 문화 시설들의 협력 모델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

는데, 기술적인 현대화 및 신축을 위한 재원 확보만 이루어진다면 이같은

논의는 중요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간접시설의 개선이 이루어

져야만 각 도시들은 올바르다고 인정되는 문화 구상을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이다 .

독일 통일과 더불어 예술가들의 직업적, 사회적 상황도 근본적으로 변했

다. 특히 자유 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은 과거의 "보호받던 상황"에서

문화시장이라는 격심한 경쟁 구조로의 전환 과정에 처해 있다. 이같은 과정

은 기존의 찰은 구조들이 무너져버리거나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새로운

구조들 - 예를 들면 노련한 전시 활동, 활발한 화랑 전시, 출판 활동의 모

색등 . 이 이제 막 생성되어가고 있다. 게다가 예술가들은 예술적인 활동

을 시장화하는 법을 배우는 학습과정이 또한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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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늘날 동독 지역에서도 각 주들과 지

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인들이 문화 시설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다. 독일의

기본법에 따라 예술 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특히 각 주들과 지방자치단체

들은 예술과 문화를 보호하고 장려할 책임을 지고 있다. 기존의 동독의 상

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전체 문화풍토를 조직적으로 새롭게 개편하는 것

을 의미한다 .

경제적, 재정적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문화 시설들은 상당한 연방

재원의 투입을 통해 보존되었다. 노후한 문화부문의 기술적 시설물들은 물

론 현대화를 시급히 필요로 한다
를

특히 문화의 집 또는 클럽 하우스, 화관,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던 소

형도서관 둥은 많이 손실되었다. 재정적인 면에서나 주민들의 호웅이라는

면에서 보면 이 문화시설물들은 미래에도 확실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출

과거 동독에서는 많은 문화시설들이 관객의 호웅과는 무관하게 그리고 낮

은 가격과 임금을 통한 지원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여건이 근본적으

로 변화함으로써 동독의 문화는 다양한 형태의 경쟁을 려게 되었다 출

과도기간중 문화부문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내적인 독일 통일의

성취를 위한 거대한 노력에 있어 한가지 중요한 요소이다. 이같은 지원으로

각 주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은 구조 조정과 조직 개편올 위한 시간을 얻을

수 있었다. 그동안 연방 정부가 동독의 문화부문에 지출한 돈은 대체로 서

독의 평균 지출에 맞먹는다. 지방 자치 단체들의 문화부문 지출은 더욱 늘

어나야 한다會

몇몇 문화 시설(예를 들면 극장)의 경우 앞으로 몇년간 중요한 조직 개편

이 계속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 지역에서도 이제 관객

과 예술가들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질서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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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찌시대와 구동독의 장기간에 걸친 고림 상태를 벗어나 유럽과 세계와 더

불어 예술적인 공동 작업을 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출

班- 언 른

l. 통일독일의 방송피제 개편

동독의 방송은 무엇보다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동독의 방

송은 l952년에 설립된 "동독 각의의 국가 방송 위원회" 산하에 있었다. 국

가 방송 위원회는 공식적으로는 동독 정부의 한 기관이었으나, 실제로는 집

권당인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 정치국과 그 언른 부문 집행기관인 사회주의

통일당 선동 부서의 통제를 받았다. 이 부서는 l989년 lo월 l9일까지 존속

했다.

l968년 동독정부는 국가 방송 위원회를 국가 라디오방송 위원회와 국가

Tv방송 위원회의 두가지 부문으로 나누었는데, 동독 마지막 정부인 모 드 로

정부는 이 두 위원회를 l989년 l2월 2l일 해체시켰다 출

이같은 중앙집권식 방송 구조가 방송 프로그램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

었는가 하는 점은 l984년 동독 Tv를 위한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의 비

작업문서에 의해 입중된다. 그 문서에는 특히 다출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우리 당 지도부 및 국가 지도부가 이미 초창기에 동독에 대한 Tv방송 프

로그램 개발에 진로를 설정했다는 사실은 동 지도부가 정치적 이데올로기

적 투쟁수단으로써의 이 방송 매체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명화히 보석주는 것이다."

l989년 9월 3o일 국가 라디오 방송 위원회는 라디오 동독 l, 라디오 동독

2라는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을 관장했고, 이외에도 베를린 방송, 청소년라디

오 (DT64), 동독의 목소리, 베를린 국제라디오 (해외라디오 방송)등 몇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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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방송들이 있었다. 국가 T v방송 위원회는 동독 제 l T v 와 동독 제 2

Tv프로그램을 관장했다 會

l99o년 l월 24일 동독 인민 의회는 검열을 철폐하는 잠정적인 방송정관

을 선포했다. "동독 라디오"와 또 "독일 Tv "라고 명칭이 바팬 동독 T v

방송에 프로듀서들이 투입되었다. 이같은 동독 방송체제 개편의 법적 기초

를 마련해 준 것은 통일조약 제36조 다. 동 규정에 의거 구 "동독 라디오
' '

와 구 "동독 T v "는 이 두 방송의 과제들에 대한 관할권이 각 주들에게 주

어져 있는 경우 국가와는 독립적인 법적 능력올 갖춘 공공 기관의 지위를

갖게 되었고, 동독의 주들과 동 베를린에 의해 계속 운 될 수 있었다 .

이같은 방식으로 이 지역 주민들은 공법적인 성격을 지닌 라디오 방송이

라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l99l년 l2월 3l일까지 한시적인 과도기간내에

라디오 방송과 T v 방송을 갖추어야 했다. 이 과도기간의 설정과 더불어 동

독주들은 한편으로는 방송 질서의 실현을 위한 독자적인 아이디어를 개발

시킬 시간을 얻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같은 과도기 상태가 오래 지

속되지 말아야 한다. 통일조약 제36조 제6항 (l)에 따라 각 주들은 라디오

방송의 연방적 기준에 따라 설비를 주 정부간 공동 조약을 통해 해체시키

거나 개별주 또는 몇몇주들의 공법기관에 이관시킬 가능성을 갖게 되었는

데,이같은 공동 조약이 발효되지 않자, 방송 기관은 제諾조 제6항 (2)에 따

라 l99l년 l2월 3l일 해체되었다 .

작센, 작센-안할트 그리고 튀링겐 주는 중부독일 방송(MDR)으로 병합되

었다. 브란덴부르크 주에는 브란덴부르크 동부독일 방송(oRB)이 설림되었

고,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는 북부독일 방송(NDR)에 병합되었다. 자

유 베를린방송 (sFB)은 방송 역을 동베를린 지역까지 확대했다
準

동서독 지역 모든 주총리들은 l99l년 8월 3l일 통일 독일의 라디오 방송

에 관한 국가 조약에 서명했는데, 이 조약은 공 방송 및 민 방송에 대

한 근본적인 규정들을 담고 있다. l992년 l월 l일자로 발효된 이 국가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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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적은 구서독 지역과 구동독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국가조약적 성

격올 지닌 방송법올 창출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독일 모든 주들의 방송은

단일한 방송법제도를 갖게 되었다. 방송부문에 있어 독일 통일이 가져 온

또 하나의 결과는 도이치란트방송(Deutschlandfunk)과 베를린 (RIAS)방송

이 Ds-문화와 공동으로 새로운 전국적인 라디오 방송으로 합병된 것이다 출

이 방송은 법인의 형태로 필른과 베를린의 A R D와 zDF의 방송시설올 이

용, 독일 전역에서 수신 가능한 두가지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올 송신할 예정

이다.

2. 구 동독지역의 인패매피의 발전

2.l 일간지

과거 구동독에는 39개의 일간지 (3l개는 지역신문, 8개는 전국지)가 있어

96o만부를 발행했다. 이 신문들은 전적으로 독일 사회주의통일당, 연합 정

당들, 대중 조직들 그리고 도모비나(Domowina: 소르브인의 소수민족 조직)

에 의해 간행되었다(부록 Nr. 204, 동독의 39재 일간지 발행인 참조).

정치체제의 전환, 화폐 통합 그리고 독일 통일이 있자 과거 정당과 국가

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었으며 정치적으로 도구화되었던 이같은 신문 제

도는 새로운 신문 시장으로 변신을 피하 다. 동독의 일간 신문들은 현재

총 59o만부를 발행하고있다 출

지역적인 구독신문은 과거 사회주의 통일당의 l5개 지구신문사들의 후속

조직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 현재 약 42o만부를 발행하고 있다(부록 Nr. 205,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 지구신문 참조). 이 신문들은 원칙적으로 l99l년 4월

에 인쇄 설비를 포함 신탁청에 의해 서독 신문사들에게 매각되었으며, 매각

총액은 l1U 7,600천 마르크 다. 연방 정부는 본래 언른 정책상의 문제 및

경쟁 정책상의 문제를 감안, 현실적으로 가능하기만 하다면 신문사들이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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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인 편집진을 갖추고 대 지역신문으로서 독림적인 출판을 하며, 이를 통

해 신문 풍토를 분권화하는 것을 선호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 신문들은

분명하게 차별성을 보여 주는 독자적인 타이틀과 외관을 갖추지 않고서는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많았다 諒

이외에도 39개의 새로 설립된 지방 신문들이 현재 총 25만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구동독 연합 정당의 3개 신문은 총 l2만부를 발행하고 있다.새로

설림된 가두판매 신문들(총 l7종 l25만부 발행)은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

했고, 현재 격심한 경쟁을 려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광고 신문, 상품 판

매 신문 및 관보의 신규 설림이 있었는데, 일부는 주간지의 형태로 발행되

고 있다.

2.2 잡지 시장

동독 잡지시장의 발전은 이에 비해 훨씬 단일하지 못한 모출올 보여주고

있다. 또 향후의 발전방향도 확실하게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독일 잡지시

장에는 대체로 이전의 제목 내지는 변형된 제목이 관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제면에서 경쟁하는 서독 잡지의 표제들은 분명 동독 독자들에게 들

어맞지 않는다. 친숙하지 못한 외관, 스타일, 내용 그리고 가격은 동독소비

자들의 분명한 구매 거부의 이유가 되고 있다, 서독출판사 중에서 가장 성

공을 거둔 회사는 특별히 동독지역에 들어맞는 표제를 구상하고 동독 현지

기업과 협력을 실시한 출판사들이다 출

2-3 신문 보급

동독의 신문 보급은 우체국이 독점했고?중앙보급청 (zvA)이 이를 담당했

다. 가두판매에 의한 보급은 아주 소량에 불과했다. 가두판매가 이렇게 적

었던것은 우체국에 속해 있는 몇몇 신문 판매대의 업 시간이 짧았던데도

기인한다 .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는 동독지역에 있어 경쟁 중림의 신문 보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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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충하는데 우선 상당한 노력을 기울 다. 연방 정부와 연방 카르텔출의

협력으로 동독지역의 보급시스템을 서독 지역의 성숙한 구조에 걸맞게 확

충하는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출판사를 운 하는 8개 기

업과 출판업과 무관한 9개의 기업이 참가하는 혼합형태의 보급 체제가 생

겨났다. l99l년 4월부터 이 보급체제가 개별 판매와 가두 판매를 완전히 관

장하고 있다

III. 스 포 츠

l. 통일 이전의 상황

동독의 중앙집권적인 스포츠제도는 엘리트 체육에 우선권을 두 고, 동독

은 이를 정치 선전과 사회주의통일당 정권이 세계적인 인정을 얻는데 악용

했다- 이와 더불어 다른 스포츠 분야, 특히 일반 체육 및 단체 체육 분야는

부당하게 소흘히 다루어졌다 .

스포츠의 계획적인 발전은 무한한 인적t 물질적| 재정적 잠재력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 당지도부 및 국가지도부의 결의, 특히 사회주의 통일당 정치

국과 중앙위원회가 이같은 발전을 조종했다. 또한 구동독의 독일 체조 및

스포츠협회 (DTDB)와 그 산하 단체들의 조직적인 구조, 목표 설정 그리고

내용상의 과제들은 동독의 정치체제와 불가불 연관된 것들이었다 출

동독 스포츠 제도에 있어 엘리트 체육 우선 정책은 주로 국제 스포츠 무

대에서의 성공을 통체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입중하고, 이로써 범세

계적으로 "제국주의구의 계급 투쟁에 있어 사회주의의 강화(强化)에 근본적

으 로 기여"한다는 목적에 봉사했다. 다른 어떤 사회 분야도 이 스포츠 우선

정책만큼 동독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고 사회주의 체제의 인정에 기여한 것

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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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과 더불어 동독 지역에서도 자유롭고 연방국가적인 새로운 U

포츠 체제가 구축되어야 했는데, 그 근본 원칙의 하나는 스포츠의 자율성이

었다. 이 과정에서 국가 차원의 스포츠 지원은 구동독지역에서와 마찰가지

로 보조의 원칙이라는 범위에 제한했다. 양 독일 지역의 스포츠의 협력 분

야로는 다음 분야를 들 수있다 출

2 . 일반 피육

통일이 있은 후 곧바로 동독 지역에는 스포츠 단체들이 설립되었는데
r

건강한 대중 스포츠의 근간을 이루고 특히 명예직 형태의 참여에 의해 운

되는 스포츠 단체(Sportverein)들이 새로 설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부분적

으로는 또한 전쟁 이전 시기의 스포츠 단체들의 전통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었고, 부분적으로는 작업장별 스포츠 단체들이 자유로운 스포츠 단체들로

변모했다 출

스포츠 단체의 부활에 있어 동독 주민들은 여러가지 면에서 주도권올 행

사했다. 한편 이들은 서독 지역의 스포츠 단체들, 주정부 그리고 때로는 자

매 도시들로부터 재정적, 이념적 지원을 받았다. 연방 정부는 새로 생겨난

주차원의 체육협회들이 산하에 스포츠 단체들을 확충하는 작업을 지원했으

며, 동독지역의 스포츠 단체 확충작업올 위한 지원으로 연방 체육협회들에

대해 l99o년에서 l992년에 걸쳐 l,65o만 마르크의 초기 설림 자본을 제공했

4 .

이 재원은 특히 동독지역의 인력 확보와 스포츠 공간 임대, 그리고 새로

운 각 주별 스포츠 단체들의 시설 비용(예를 들면 사무기기둥)의 충당에 도

움을 주었다. 이로써 연방 재원은 동독 지역의 스포츠 단체들에 대한 간접

적인 지원금으로도 사용되었다 수

단체들을 통한 스포츠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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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의 모든 스포츠 시설을 가능하면 무료로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주의 소

유로 넘겨주도록 노력했다. l992년 lo월 연방 정부가 토지할인구상올 확대

적용함으로써 거의 모든 스포츠시설이 연방 정부나 신탁관리청에 의해 무

료 로 또는 아주 상징적인 가격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이전하는 것이 가

능했다. 여기에 예외로는 단지 공항과 같이 생찰 체육에 사용되지 많거나

주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스포츠시설들 뿐이었다. 동독의 스포츠부문의 조

직정비의 정도가 아직은 서독에 비해 상당히 뒤처져 있기는 하지만, 계속적

인 발전을 통해 몇년 안에 양 지역에 조직 정비의 정도가 비출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零

3. 장애자 피육

동독은 수십년간 장애자 체육을 소홀히 해왔다. 이는 장애자의 재활(再

活) 스포츠는 물른 기록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업적 스포츠에도 해당한다 燎

독일 통일 이후 스포츠 단체의 구조를 완전히 변경하고 장애자 스포츠 협

회및 단체들을 설림하는 일이 필요했다. 이같은 과제들은 연방의 재정 지원

올 받는 연방 또는 주 차원의 장애자 체육 협회들에 의해 실행되었다 출

l99l년 동독의 장애자 기록향상 스포츠 선수들은 장애자 스포츠 협회에

소속되었고, 별문제없이 훈련 조치, 국제 경기 출전지명 및 독일스포츠 지

원재단의 지원 대상에 통합되었다. 새로운 주차원의 스포츠 협회들은 독일

선수권 대회 및 기타 국제 대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출

이미 많은 성과들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동독지역 장애자 스포츠 협회

들의 회원수를 보면 장애자 스포츠의 확충 작업이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

음을 알 수 있다. 동독지역에서 실행되는 확충 작업은 연방 내무성의 재정

지원도 받고 있다. 통일조약 제39조에 따라 동독 지역에서의 장애자들을 위

한 일반스포츠 지원의 범주속에서 연방 정부는 l99l년 9o만 마르크, l992년

l2o만 마르크를 제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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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선수 체육

연방내무성은 스포츠 조직들과 긴 한 협력하에 동독 지역의 선수 체육

을 독일 전체 스포츠 체제에 통합시키기 위해 필요한 중점 과제들이 무엇

인지 확인했다. 여기에는 스포츠 단체에 대한 지원외에도 특히 선수체육을

위한 공간 건축, 훈련 시설의 확보, 엘리트 체육에 필요한 트레이너의 계속

적인 고용둥이 속한다. 스포츠 과학시설의 계속적인 운 과 연관하여 동독

지역에서는 엘리트 선수들의 사회 보장 문제도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燎

특히 연방내무성의 스포츠 예산이 두배로 늘어남에 따라 스포츠부문의

이같은 통합작업은 큰 진척올 보 다(동독 지역의 선수 .체육에 대한 세부

적 지원내용에 관해서는 부록 Nr. 206 참조). 엘리트 선수들의 사회적 환경

을 보장해줌으로써 이들 선수들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대량 이주하는 사태

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었다. 또 동독 지역에 있어 보전가치가 있는 스

포츠부문의 구조를 유지하는데는 서독 스포츠 조직들과의 파트너쉽에 기초

한 협력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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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유럽 굉화질서의 구축

1. N A T O . 북대서양 협력회의

세계는 크게 변하 는 바, 특히 동구권에서의 변화는 눈부실 정도 다.부

실 정도 다. l99o년 ll월, NA7및 회원국 (l6개국)과 바르샤바 회원국 (6개

국) 22개국에 의한 공동성명올 통해 냉전은 끝났다. i99i년 4월, 바르샤바

조약기구 (Warschauer Paktorganisation: WPO, wTo)라는 군사동맹체

제는 해체되었다. l992년 7월 lo일 헬싱키에서 서명된 재래식 지상군 및 공

군병력 감축에 관한 유럽 재래식 병력감축 협정 Ia (Vertrag t流er

konventionelle Streitkr料把 in Europa: V K S E 또는 KSE, *U: Conventional

Forces in Europe)에는 2+4 조약에 수용된 병력감축에 관한 독일의 일방적

의무사항이 다자간 관련사항으로 연계되었다. 유럽의 약 40,000여 무기시스

템의 페기착수는 곧 유럽대륙에 냉전이 종식되었다는 근본적 변화를 상징

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로써 유럽 재래식 병력 감축 협정의 서명국은

전쟁을 방지하고 효율적 방어에 필수불가결한 군사력 만올 보유한다는 의

무를 갖게 되었다 출

북대서양 동맹체제는 변형과정에 있다. 필수적인 방위능력의 확보 외에도

대화와 협력이 공고한 요소로서 자리를 굳힐 것이다. l99l년 독일과 미국이

발의하여 창설된 북대서양 협력회의 (Nordatlantischer Kooperationsrat 또

는 NATO-Kooperationsrat: NAKR, U : N A T O Cooperation Council)는

N A T o와 구 w T o 회원국 간의 관계를 제도화하여 변화된 주변환경에 부

웅하도록 정치적 성격을 부여한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현재 38개 회원

국을 망라하는 북대서양 협력회의는 안보정책적 공동노력을 공고히 하고
t

이를 통해 벤루버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새로운 안보협력 동반자들에게 안

보협력구조를 구축해 주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것은 중유럽과 동유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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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謠의 각 공화국에게 그들의 안보정책적 우려에 대해주가적인 방향을 제

시하며 개혁과정이 실현되도록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NATo와

N A K R은 uN과 cscE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것과 같은평화유지대책올 준

비하고 협력함에 있어NATo 역밖에서도 그역할을 다할것이다 準

안보유지와 안보조성의 모든 측면이 가장 방대하게 포괄되어야 할 새로

운유럽안보질서의 구축은 외교정책적으로 여전히 중대한 의의를 갖고 있

다. 우리는 유럽의 군사적 잠재력이 제거되었응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시대속에 살고 있다는 점,그리고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유럽대륙

이 또 다시전쟁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올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다주

한편으로 우리는 학문과 기술이 발전된 결과, 국가간 통합이라는 새로운

정치형태로 나아갈 수밖에없는경제발전의 국제화를 체험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유럽과 동유럽의 자유와 자결권이 실현됨에 따라민족중심으

로 되돌아 가려는 사고방식이 성행하여 기존의 .국가구조가 해체되고 새로

운국가들이 형성되었다. 민족문제와 소수민족문제는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

다. 더이상 철의장막으로 분단되어 있지않은거대유럽에서의 경제적 .사

회적 격차 때문에 통일독일 역시 새로운 책임감에 직면하고 있다. 독일은

오로지 북대서양 동맹체제와 유럽공동체에 공고히 결속되어 있을 때에만

그외교정책이 성공될 수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출

2. C S C E의 제도적 확충

통일독일의 외교정책은 전유럽 평화정책의 원동력이라 할cscE 의제도

적강화가 이룩되도록 계속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l99o년 ll월 2l

일 c s c E 회원국 국가수반 및 정부수반 정상회담에서 통과된 파리헌장은

헬싱키 후속회담의 최고 기록문서와 베를린, 프라하, 스톡홀름에서 개최되

었던 c s c E 외무장관회의의 결정을 통해 확대된 cscE의 제도적 골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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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출

- 매 2년 마다 국가수반 및 정부수반의 정상회담 개최

- c s c E 협의기구의 핵심적 .조정수단으로 최소한 l년에 한 번색 회동

하는 c s c E 외무장관회의의 창설

cscE. 외무장관회의의 준비 및 그 결의사항의 이행을 담당할 고위

공무원 위원회 (AusschuB Hoher Beamter: AHB)의 창설

고위 공무원 위원회의 H비엔나 그룹" (1993년 초부터).: 빈에 상주대

표부를 두고 있는 c s c E 회원국 대a로 구성되는 상설 자문.의결기

관

의장, 의장국의 대표 (전년도 외무장관 회담 주최국)은 외무장관회의

및 고위 공무원 위원회의 이름으로 조정업무와 통신을 관장하며 각

종 회의를 주재하고 cscE를 대외적으로 대표함 會

3두체제: 현 의장 + 전임 의장 + 후임 의장

c s c E 사무국 (프라하): 고위 공무원 위원회 및 외무장관회의를 행정

적으로 지원

분쟁방지본부 (빈): 신뢰조성 및 안보조성 대책의 이행> 분쟁방지와

관계되는 기타 임무 수행. 협의위원회 (각 회원국을 대표하는 대사

로 구성) 및 사무국이 있옴찰

민주주의의 기관 및 인권올 위한 사무실 (바르샤바): 파리 헌장에 따

라 "자유선거 관리 사무실"로 운용됩 燎

c s c E 의원 총회: 회원국 수도에서 번갈아 가며 열리는 연례회의출 5 I

펜하겐에 사무국이 있음
출

cscE 안보협력 포럼 (린): 특별위원회 (각 회원국을 대표하는 대사

로 구성, 군비통제.군축.신뢰 조성.안보 조성에 관한 회답 및 안보

상의 대화를 관장). 분쟁방지본부의 협의위원회. 양위원회의 구성원

은 모두 동일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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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 c E 소수민족문제 전담 고등판무관 (설림 초기 당분간)(혜이그):

평화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소수민족 분쟁의 발생올 예방

c s c E 사무총장 ("I): CSCE 현의장국 대표. 행정, 회담준비, cscE

산하 기관에 대한감독, 흥보활동, 재정

c s c E 조정 및 중재재판소 (제네바): 의무적이긴 하지만 법적구속력

이 없는 조정,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중재판결의 수락(부록, Nr.
2o7 참조)

c s c E는 빈,모스크바? 베를린f 라발레타, 프라하, 제네바 둥지에서 개최

된회담에서 각종전문분야에 걸쳐상이한 과급효과를 미치는 여러가지 통

제장치를 개발한 후,이를받아들다. 그목a는 모든회원국들이 (예컨

대인권침해사례, 린정상적 군사활동으로 인한우려사항 등과같은) 중대사

태를 예의 주시하고, 당사국들을 협의에 초청또는참여시켜 이런사태를

c s c E 권내에서 처리되도록 다국적화 함으로써 평화적 합의달성이 용이해
지도록 하거나 다른방법의 정치적 압력이 가해질 수있도록 하는데 있다.
그중 특히 다음과 같은통제장치를 대표적으로 들수있다卷

평화인 분쟁해결올 위한통제장치 (cscE 조정및중재재판에 앞서

조정 및 중재재판절차 - 아직발효되지 않음. cscE 중재위원회, 발
레타 통제장치)

특수상황에 관한통제장치(베를린의 긴급대책기구)

고?. 공무원 위원회 사찰단 및보고단

인도적 문제에 관한통제장치 (빈, 모스크바)

c s c E 소수민족문제 전담고둥판무관의 조기경보 성명

비정상적 군사활동에 대한통제장치 (비엔나 다규멘트 9o 및 92)

(부록, Nr. 2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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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cscE는 현재 뱅루버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총 謠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일한 전유럽 회의기구로서 안보협력 구조의 구축, 조기경보, 분쟁

방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놓았다 출

c s c E 권역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각중 분쟁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cscE 의 분쟁예방적, 평화유지적 통제장치는 부단한 보완과 개선을 필요

로 한다. cscE는 결코 평화유지를 위한 유일한 유일한 보장책은 아니다
출

중요한 것은 cscE 회원국들이 cscE 의무사항을 정치적으로 관철하여 의

무사항의 준수와 적용이 보장되도록 법률질서를 구축하는 것이다. cs c E

권역내 구 공산권의 기존구조가 붕괴됨으로써 비단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야 할 국가들 뿐만 아니라T 기존 민주국가들도 cscE의 일환으로 달성해

놓은 것을 관철하고 새로운 조건에 적웅해야 하는 과제에 당면하게 되었다
출

이러한 외교정책의 미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독일이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전제조건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cscE를 위한 독일의 병력투

입이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은 l993년 6월 l5U Dr. Wilhelm

Hoynck 대사가 csc E 초대 사무총장으로 취임하 다는 사실을 통해 확실

히 알 수 있다. ..

3 . 유럽연합 (Eu)

독일통일과 유럽통일은 시종일관 접한 관계가 있었다. 즉 독일통일과

유럽통일은 동전의 앞과 뒤나 마찬가지 다. 유럽공동체(Ec)는 그 회원국

들에게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그 때까지 결코 달성하지 못했던 평화, 안보
f

풍요를 가져다 주었다 구

유럽공동체는 정치적 공동생활의 새로운 문화를 위해 국제적 귀감이 되

었다. 유럽공동체는 자유스럽고 평화스런 가운데 독일통일이 달성될 수 있

도록 중차대한 기여를 하 다. "통일유럽의 대등한 한 회원국으로서 국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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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기여한다約는 기본법의 의무조항이 곧 독일 외교정책의 불변사항이다 출

독일통일이 진행되던 중 독일과 프랑스의 발의를 배경으로 하며, l99o년

l2월 국가수반 및 정부수반의 결의에 따라 유럽공동체는 l99l년 l2월 9/lo

일 마스트리히트에서 개최된 유럽수뇌이사회 (EuropSischer Rat,

European Council)를 를해 유럽통일에 관한 조약초안에 합의하 으며 * 이

조약은 l992년 2월 7일 마스트리히트 E c 회원국 외무장관.재무장관 회의

에서 서명되었다. 유럽통일에 관한 조약을 통해 달성된 이러한 진전상태는

로마조약 서명 이래 가장 의의있는 변화라 하겠다 .

유럽 안정공동체로서 경제.통화 동맹으로 향하는 분명한 진로가 설정되

었으며 이와 더불어 성장과 고용이 꾸준하게 향상되고 역내시장 구축을 위

한 긴요한 보완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사회정책을 위한 ll개 회원국( 국

제외)의 협정을 통해 유럽 사회동맹에의 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유럽공동체는 역내시장의 완결을 위해 지금보다 절씬 나은 사회정책적 지

원을 받게 되었다. 경제적 측면 외에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유럽통일

과정에 있어서의 사회.정치적 측면도 새로운 차원을 맞게 되었다. 즉 공동

방위정책을 지향하는 공동 외교.안보정책의 수립을 통해 계속 발전할 것이

며, 이를 위해 서유럽동맹 (westeuropaische Union, W E U ; U : W e s t e m

European Union)은 대서양 동맹체제의 유럽쪽 지주로서 유럽연합에 편입

될 것이다. 나아가 유럽협력을 위한 제3의 지주로서 공동의 국내.사법정책

이 추진될 계획이다. 보조원칙 (Subsidaritatsphnzip)을 조약에 명문화시킴으

로서 유럽공동체의 민주주의 정통성을 강화하고 유럽공동체의 권한을 확대

.심화하는데에 또 다른 진전이 있었다. 또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는 유럽딘

합을 위한 새로운 시민권이 형성되었으며 통합구조가 성문화되었다 출

현재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의 국내 동의절차는 l2개 전체 회원국에 걸쳐

완료되었다. 연방정부는 연방헌법재관소가 헌법소원을 최종판결할 때까지

비준서 제출을 연기해 두고 있다. 경제.통화 동맹의 제3단계가 조기착수되

기 직전인 l996년에 개최하기로 합의된 검토회의가 열리면 모든 것이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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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발전될 것이다 會

l992년 l2월 에딘버러에서 개최된 유럽수뇌이?회는 독일통일올 배려하

고 앞으로 유럽공동체가 확장될 것에 대비하여 유럽의회의 의원 정족수를

변경, l994년부터 거의 모든 회원국은 기존 의석에 추가하여 더 많은 의회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독일의 의석수는 l8명이 추가되어 총 99명으로 증

가될 것인 바, 추가 의원들은 신연방주를 대표하는 의원들이다 (부록, Nr.

2關 '유럽의회 의석 배분' 참조).

4 . 유럽공동피의 확장

Ec의 확대.강화는 앞으로 우리 회호국 모두가 직면할 도전이다. 우리는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랜드, 노르웨이의 가입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쓸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국가들이 정치적, 경제적 선진국가로서 Ec를 경제적

으 로 정치적으로 매우 강화시켜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들의 Ec

가입은 유럽통일을 향한 또 한 단계의 전진으로서 유럽경제가 계속적인 성

장력을 갖추도록 할 것이다 출

우리의 목표는 가입회담을 지체없이 진행시켜 l995년 l월 l일을 기해 가

입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4개국은 이미 유럽 경제권역

(Europaischer Wirtschaftsraum: E W R )의 일환으로서 공동체 가입조건

(Acquis Communautaire)의 대부분을 갖추었으므로 가입에 대비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상태이다 燎

E c 는 폴랜드, 헝가리, 체코 공화국, 슬로바키아 공화국, 루마니아, 불가리

아와 더불어 준가맹협정 (일명 "유럽"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서는 후

일 이 국가들이 Ec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이 국가들이 즉

시 Ec에 가입하는 것이 지나친 부담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를 = L

러나 이들의 E c 가입이 단계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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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책적 관심사안임에 틀림없다. 이 점에 관한 한 우리는 이 국가들이 비

교우위를 갖고 있는 생산품에 대해 문호를 개방해야 할 것이다. 오로지 이

러한 방법을 통해서만 이 국가들은 개혁에 필요한 외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개혁노선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

통일유럽은 확장과 동시에 강화를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적대관계로

맞서있던 세력구도에 의한 유럽의 분단은 극복되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

은 사실 역시 명백하다. 즉 유럽공동체와 그 회원국들이 함께 이룩해 놓은

업적을 중부 및 동유럽 인접국가들이 계속 활용하고 확충시켜 나가야 한다

는 점이다. 독일측이 중유럽 인접국가들과 도달한 유럽의 부담분담에 관한

합의사항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를

. 통일 독일의 리임 증대

중유럽과 동유럽의 석러 나라들은 자국의 문제해결에 있어 인구 8,ooo 만

명을 가진 유럽 중심부의 경제 최강국인 통일독일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국가들의 경제발전과 정치적 안정은 곧 독일의 번 에 따라 좌우

되기 때문이 다출

l. 이웃이자 동반자로서의 독일

통일독일은 외교정책에 있어서 이옷이자 동반자로서의 책임이 계속 증가

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독일 외교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통해 확인

된다. 또한 유럽공동체와 북대서양 동맹체제에 정착해 있는 것이 우리 독일

의 지속적인 관심사인 만큼 특히 프랑스와 미국 및 기타 이 지역 우방국과

의 친선이 잘 유지되어야 한다. 독과 프랑스는 유럽통일의 역사적 절연성에

관한 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즉 독.불 관계는 유럽통일의 변함없는 추

진력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전대미문의 가장 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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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프랑스는 신연방주 구축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유럽통일과 자유

스런 국제무역은 우리의 풍요를 약속하는 기초이다. 대서양을 넘나드는 친

선관계는 단지 우리의 안보관심사안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국제경제적

측면에서 독일은 유럽과 미국 간의 균형을 유지하 도록 미국과 함께 노력

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간의 균형유지가 자유스런 국제무역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사실은 특히 구동독지역 재건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더

욱 중대한 의의를 갖고 있다출

우리는 미국과의 돈독한 동반자 관계를 한 번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

다. 독일에 있어서 미국과 독일 간의 관계가 특수한 성격을 떠고 있다는 점

은 베를린 위기가 발생했을 때와 독일 통일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중유럽과 동유럽, 그리고 소련 승계국가의 개혁과정의 성공 가능성과 도전

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도 독일과 미국은 대체적으로 의견올 같이 하고 있

다.

과거 독일외교정책의 딜렘마는 변화하는 권력구조 속에서 서로 상이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 사이에서 적정한 결정을 취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독일이 유럽공동체와 대서양 동맹체제에 결속됨으로써 해결되었다
.

9개 인접국으로 둘러 쌓인 유럽 중심부의 통일독일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모든 회원국과 함께 공동 외교.안보 정책을 전개해야 할 임무를 지니고 있

다. 수 차례의 외무장관 회담과 외무부 공무원의 교류를 통해 전대미문의

접한 공감대는 물론, 인간관계까지도 이룩될 수 있었다.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 이러한 방법으로 달성된 E c 내적 투명성은 곧 모든 회원국이 과거의

비 막료정책을 반대하고 고도의 신뢰감을 구축함을 반 하는 것이다

통일독일의 대 러시아 관계에 있어서도 예측가능성이 곧 그 주된 동기이

다. 러시아는 국제법적으로 구소련을 숭계하 을뿐만 아니라 독일통일과 관

련하여 체결된 2 + 4 조약과 독.소 선린.우호.협력 조약의 당사국이 되었

기 때문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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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꾸준히 발전되고 있는 독일과 러시아 관계의 기본원척은 양국관계

전체를 망라하는 l99l년 ll월 2l일자 공동성명에 반 되어 있다. 소련의 절

대적인 동의에 달려 있었던 독일통일이 달성되었다고 해서 러시아와 양호

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독일의 이해관계가 소진되어 버린 것은 아니다. 러시

아와 독일은 장구하고 풍부한 전통을 회고해 볼 필요가 있고, 러시아는 수

백년간에 걸쳐 독일인들이 정착하도록 고향을 마련해 주기도 하 다 출

2. 중.동부 유럽의 안정을 위한 지원

독일과 러시아 관계는 유럽 전체에게 중대한 의의가 있다. 모든 국가는

러시아가 착수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의 노선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기를

바라면서 지원하고 있다. 우리는 러시아가 신뢰스런 우방국이 될 것을 원하

며 러시아의 우수한 국력이 유럽 전체는 물른 세게의 평화를 달성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부합하기를 바란다. 러시아는 아직 풍요스런 국가는 아니지

만 막강한 국가이다. 게다가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다. 인적자원 역시 각

분야에 걸친 교육수준과 함께 괄목할만한 출발 여건을 갖추고 있다. 독일은

러시아가 새로운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다. 독일 외교

정책의 변함없는 목표는 지원능력이 있는 서유럽 국가들로 하여금 러시아

지원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龜

독일은 구소련 숭계국가들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국가이다. 독림국가연합

(cls)의 기타 소속국가에 대한 독일의 이해관계는 점점 더 공고해 질 것이

다. 우크라이나 공화국 외교정책의 예측가능성은 우리에게 커다란 의미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공화국과 동반자로서의 신뢰관계가 구축되

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공화국과 특히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국간

의 관계는 유럽의 안정에 일대적인 의미가 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공화국

이 전략무기감축에 관한 회담 (STAR T I)에 조인하고 비핵국가로서 핵확

산 금지조약에 가입하는 것을 중대사안으로 간주한다. l993년 6월, 독일과

우크라이나 양국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이 서명되었다. 백러시아, 몰다우 공

화국, 그루지아 공화국에 대한 관계 역시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확대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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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폴랜드의 관계는 2 + 4 조약의 체결을 통해 양국간 공동국겅에

관한 국제법적 조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는 특수성을 갖게 되었다. 양국간

국경조약과 광범한 내용의 양국간 선린조약은 l992년 초부터 효력을 발하

고 있다.

이러한 양국간의 여러 조약이 발효된 이래, 독일과 폴랜드 관계는 오늘날

상당히 발전했다. 즉 양국간 선린조약은 예상했던 것보다 철씬 빠르게 활성

화되어 각f 불편한 관계가 제거되고 양국관계가 크게개선되도록 하 다 燎

연방정부와 폴랜드 정부 간의 접촉은 긴 하고 신뢰에 가득 차 있다. 또한

양국 정부는 폴랜드에 있는 독일계 소수민족의 지원을 위해 공동활동을 벌

이고 있다 출

l992년 가을, 독일이 헝가리와 구체코슬로바키아와 체결한 방대한 내용의

우호. 선린조약이 발효되었다. 독일과 구체코슬로바키아 간의 우호.선린 조

약은 l992년 l2월 3l일 체코슬로바키아 국가연합이 해체됨에 따라 그 숭계

국가인 체코 공화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으로 조약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었다. 이것은 독일과 체코 및 슬로바키아 공화국간의 실질적 관계형

성의 기초가 되었다. 연방정부는 독일과 폴랜드 관계의 선례에 따라 양국관

계가증대되고 강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숭계국가인 체

코 공화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은 우리와 대등한 상대국이기 때문이다
출

전통적으로 긴 한 독일과 헝가리 관계는 l989년 동구권 사태가 일어났

을 때 헝가리가 독일과 유럽의 분단극복에 기여함으로써 특수한 위상을 차

지하게 되었다. 나아가 양국관계는 조약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으며 훌름한

귀감이 되었다. 양국은 어느 면으로 보나 독일이 Ec 회원국과 맺고 있는

우호관계에 필적할만한 훌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은 헝가리의 중

요한 정치적, 경제적 상대국이며 양국간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연방정

부와 헝가리 정부는 국제문제에 관해 정기적으로 긴 한 접촉을 하면서 공

동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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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국제조약으로 연계되는 국가들을 남동부 유럽으로 확대시켰다. 즉

독일은 l99l년 lo월 불가리아, l992년 4월 루마니아와 우호협즉조약를 .체를

하 다. 경제, 재정, 범률,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조약상꼭 협력을 통해를

가리아와 루마니아가 완전한 민주국가로 발전되고 사회시장경제가 구축되

도록 도와 주고 있다 .

독일이 중유럽과 동유럽 여러 국가와 체결한 방대한 조약의 핵심은 이들

국가에 게 미래지향적인 전망이 보장되도록 함이다. '이小한 '조약로 각 해당

국가의 출발여긴과 발전상태가 비록 다르기는 하지만 매루 의터심장한 '구

.속적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각 분야에 걸쳐 양국관계가 조약으.로. 명문화

되어 있는데 이는 곧 유럽내에 있어서 상호협력의 중대요소이기도 하다. 독

일은 폴랜드, 헝가리, 구체코슬로바키아와 체결한 조약을 통해 유럽공동체

가입조건이 충족되는 즉시 이 국가들의 가입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출

이측한 조약이 우리독일인들에게 뜻하는 중요한 것 하4는 각 해당는에

있는 독일계 소수민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

이다. 이들 조약은 cscE 코팬하겐 문서 둥, 조약법즉으로 확정된 규범과

더불어 소수민족 분야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중요한 기여

를 했다.

발틱 3국에 대한 독일의 관계는 유럽의 안정에 특수한 의미를 지니고 있

다. 연방정부는 l939년 히틀러-스탈린 협정을 통해 발틱 3국이 소련에게

병합되어 버린 사실을 결코 인정한 바 없다. 발틱 3국은 독일과 덴마크가

발의하여 구성된 발틱해 연안국 협력기구 외무장관회의에 참여하고 있다출

연방정부는 발틱 3국과의 지역적 상호협력관계를 유럽의 지붕을 안정시켜

주는 중요한 구조물로 보고 있다. 과거 리투아니아와 에스토니아에 러시아

인들이 너무 많이 이주하여 발생된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것은 독일 외교정

책의 중대사안이기도 하다. 독일의 발틱 3국에 대한 관계는 l993년에 체결

된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성립되었으며 특히 훌름한 자문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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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유럽 인접국과 맺고 있는 양국간 관계는 구공산권 국가들이 자유

와 민주주의를 위해 개방조치를 취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으로 돌입하게 되

었다. 중유럽과 동유럽의 사회정치적 발전은 과거의 경험과 새로운 경험이

교체되고 새롭게 쟁취한 정보의 자유가 보장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통

일독일의 외교정책은 구 공산권 국가들이 있던 이 지역에서 문화적 협력이

조성되도록 고도의 방법올 동원할 책임올 지고 있다. 독일 문화원 괴테연구

소가 중유럽과 동유럽 및 cls 내에 많이 신설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문

화가 다양하고 실질적으로 잘 표현되도록 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출

l988년 동구권에서 주마니아에 이어 두번째로 부다페스트에 괴데연구소

가 설립되었다. l989년에는 소피아 그리고 l99o년에는 프라하, 바르샤바, a .

스크바, 크라카우, 프레쓰부르크에 괴데연구소가 설림되었다. l992년에는 리

가에도 설림되었다. l993년 중반부터 알마아타, 민스크, 키에프, 상트 페터

스부르크에도 괴테연구소가 설립 중이다. l994년에는 티플리스에 괴테연구

소가 설립될 예정이다 출

전세계에 걸쳐 독일어를 배우고 있는 2,ooo만명 중 약 l>3oo 만명이 중유

럽과 동유럽 및 구소련 지역에 집중적으로 살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l993년부터 .이 지역에서의 독일어 육성올 위한 특수계획

을 수립해 놓았다 출

l989년 말부터 독일은 중유럽과 동유럽에 있는 국가, 그리고 구소련에 속

했던 신생독립국가 (Nus)의 개혁과정을 재원과 전문적 수단이 망라된 .방

대한 조치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오래 전에 방법른

적 여건을 확정한 바 있다
燎

이러한 종합대책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비롯하여 상담.직업교육.재교육
t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기술적 지원, 차관보증, 헤르메스 수출보증 및

통독 시점을 기해 발생된 구동독 대외무역 관련 청구액의 재원조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구소련 및 신생독림국가에 대해서 l989년말부터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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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있거나 계획된 지불금액은 무려 875U 5,000만 D M 에 달한다 (부록

도표 Nr. 210 참조).

나아가 독일은 구소련의 최대 채권국으로서 개혁과정의 지원에 필요한

채무변제기간 변경조치에 따라 큰 부담을 지고 있다. l993년 4월 2일자 다

자간 채무변제기간 변경합의에 따른 연방예산 부담액만도 8o억 D M 에 달한

다.

E c 집행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종전과 다름없이 구소련지역의

신생독림국가(Nus)에 대한 국제적 지원액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출

Ec 통계에 따르면 독일은 또한 중유럽과 동남부유럽의 여러 국가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Ec 회원국 전체, Ec 집행위원회, 유럽 투자은행의 지원

총액의 3 5 % (약 l6o억 D M )를 차지하는 최대지원국이다 .

앞으로 독일지원의 중점은 자문을 통한 기술지원분야가 될 것이다. 이러

한 지원의 목표는 원조를 받는 국가로 하여금 경제와 사회의 구조변경이

수월해지도록 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자림할 수 있도록 함

에 있다. 이런 방면에서 신생독림국가 (NUS), 중부 및 동부 유럽 국가 지

원을 위해 l993년도 연방예산에는 총 5U 1,900만 D M 이 책정되어 있다출

우리는 신생독립국가 지원에 관한 외무장관 회담올 통해 신생독립국가

지원의 국제적 협력이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담당 국제기

구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중유럽과 동유럽 여러 국가에 대한 독일의 찰무적

지원은 E트 집행위원회가 조정한 서유럽 선진산업국 24개국의 지원활동인

G-24 에 포함되었다. 이를 를해 중유럽과 동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와 신생

독립국가의 개혁을 지원함에 있어서 선진산업국간의 공정한 犯부담 분담"의

중요한 선결요건이 마련되었다. 국제지원을 조정하고 다방면에 걸쳐 경제

정책적 대화를 나누기 위해 설림한 각국 합동자문단을 통해 신생독림국가

에 대한 지원이 수월해지고 있다. 각국 합동자문단은 세계은행에 의해 주도

되고 있다. 각국 합동자문단은 윈헨에서 개최되었던 G. 7 회담시 독일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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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 설립되었다
燎

l993년 4월 동경에서 개최된 회담을 통해 서방 7개국 (G-7) 외무장관과

재무장관은 러시아의 개혁과정올 돕기 위한 방대한 지원조치에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방대한 지원조치를 통해 서방측 지원이 훨씬 더 가속화될 것

o14 .

3 . 동구권 거주 독일인을 위한 지원

동구권 (중동부유럽, 동유럽, 남동부유럽 )에는 약 4oo만명의 독일인들이

살고 있다. 독일은 역사적 근거때문에 이들에 대한 특수책임올 지고 있다
출

그래서 역대 연방정부는 상황이 허락하는 한 지역중심으로 이들을 지원하

다. 그러나 그것은 몇년전까지만 해도 소포발송과 소규모 지원 둥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동구권의 정치적 변혁 이후 새로운 전망이 보이

기 시작하 다 출

그 후 연방 정부는 독일인으로서 자기가 태어난 고장에 머물기로 결정한

사람들과 현지에 머물면서 앞으로의 발전상태를 관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 현지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연방정부는 구 동구권의 여러

국가에서 지원조치를 수행하고 있는 바,이를 통해 현지의 독일인들로 하여

금 독일인으로서의 언어적, 문화적 정체성을 되찾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원을 통해 해당국가의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문화지원대책과 사회복지대책 외에도 경제적 지원대책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제지원대책은 해당국가의 부흥에 도움이 되

고 있다. l99o년부터 l992년까지 총액 약 3U 9,800만 D M 이 활용되었다

(l990'd 9,760"b' DM, 1991 년 l억 2,050"1- DM, 1992년 lU 8,000만 DM).

l993년도 예산에는 lU 5,900만 D M의 지원금과 l994년부터 l996년까지의

채무위임금에 대한 기타 지원금 9,2oo만 D M 이 책정되어 있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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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지원대책이 독일인들과 그 이웃 사람들에 대한 공급상태 개선에

국한되었던 반면, 오늘날 지원대책은 점차적으로 장기적 투자조치를 위한

재원조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지원대책은 원칙적으로 독일인이 아

닌 이웃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독일인들에 대한

시기심이 일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독일인들에 대한 지원조치의 수용도가

높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이러한 경제적 지원조치는 시장경제의

모범적 선례를 보여주도록 하는 것이다 .

모든 지원조치는 각 해당국의 정부. 행정기관이 인지하고 동의하는 가운

데 수행된다 .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각종 지원은 해당국의 발전을 위한 자력구제책

으 로 기석하게 된다. 앞으로 소비재 지원보다 투자용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

루어질 것이다 .

통일유럽의 관점에서 볼 때 구 동구권 지역에 살고 있는 독일인들의 대

부분이 현재 살고 있는 고장에 계속 머물러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은

두 가지 언어와 문화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민족간 이해증진의 중요한 교

량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4 . 개도국 지원정피 협력

동.서갈등이 극복됨에 따라 국제적인 개도국 지원협력은 근본적으로 새

로운 향방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데올로기 대결이 끝난 결과, 아시아 아프

리카 남아메리카에 있는 여러 국가와 공동으로 그들 나라의 문제점 해결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기본적 합의점이 도출되었다. 즉 인간권익의 지속적 신장에는 경제

개혁의 추진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개도국의 민주적 .법치국가적 정치제도

가 분명히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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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도국 발전을 위한 협력은 새로운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빈곤
f

환경파괴, 인구폭증, 에이즈, 마약을 비롯하여 난민사태와 이주민사태는 모

든 사람들이 당면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어4 일부가 다른 일부에

의존하는 오직"하나의 세계"가 있올 뿐이다. 따라서 개도국 지원정책은 r L

어느 때보다도 자국의 권익과 직결된 문제이다
.

앞으로 국제적 문제점은 모든 사람이 자기 몫을 책임지는 범세계적 개발

공동체와 책임공동체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개도국과 동구권의 발전

여부는 일차적으로 그 자신이 책임질 사안이다. 자체적 노력을 통해국내의

정치적, 법률적, 경제적 기본여건을 형성하고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올 위한

기초를 다지는 것은 개도국의 과제이다. 따라서 개도국 발전정책이란 언제

나 "자력성장을 위한 지원"임은 불변사항이다 .

이에 비해 선진국의 책임은 재화와 용역이 자유롭게 교류되는 국제적 환

경을조성하여 개혁의지가 충만한 개도국으로 하여금 자체적 노력이 보상

받을 수 있다는 회망을 주는 것이다 等

연방정부는 국제정치적 환경변화를 개도국과의 협력에 새로이 집중할 수

있는 계기로 받아 들 다. 현재 집중하고 있는 분야로는 빈곤 척결, 환경

보호, 지원금 배당기준의 형성과 확정등3대분야이다. 지원금 개당기준의

형성과 확정을 통해 개발지원의 효력이 떨어지지 않고오히려 지원 효과가

높아지도록 하고 있다
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우리의 지원방식과 규모가 결정된다. 이를 통해 인인

권의 보호", "주민의 정치적 결정에의 참여", "법적 안정성", "시장경제에

친숙한 경제.사회 질서" 및국가활동의 발전적 지향이 실현될 경제적 .정치

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서 "국가활동의 발전적 지향"이란 해당국

정부의 정책수림을 통해 빈곤한 사람들의 경제적 .사회적 형편피 개선되고

자연생태계가 보호되며 과도한 군비지출이 억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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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권이 붕괴되고 독일이 통일됨에 따라 개도국 지원정책 역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제사회에 대한 독일의 책임감이 커졌다는 사실

이 인식되는 가운데 - 비록 공산주의 제도가 남겨 놓은 부담이 엄청나지만

- 개도국 지원을 위한 협력기금은 계속 증액되었다 출

구소련의 해체로 중앙아시아의 신생 5개 공화국이 개도국으로 공식 인정

됨에 따라 개도국 수는 늘어났다. 이미 이러한 국가들은 기술개발지원 협력

조치로부터 환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외에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루지

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몰다우가 각각 개도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

청서를 제출해 놓고 있다. 과거 개도국이었던 유고슬라비아의 일부 승계국

가인 마케도니아, 크로아치아, 슬로베.니아에 대해서는 자문조치와 재 입조

치가 진행될 것이다 출

통일 이후 독일은 구동독이 수행한 개도국 개발지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존속 석부를 평가해야 했다. 이 점에 관한 한 연방정부는 구동독이 수행

하던 과거 개도국 지원대상국의 국민들에게 빈곤이 없어지고 식량이 확보

되며 직업교육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구동독이 수행하던

총 lo6개 프로젝트를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72개 프로젝트는 계속 수행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

공산권이 붕괴된 이래, 각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주민들이 고난을 당

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운동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독일은 지리적으로 중

심부에 위치해 있고 풍요로운 곳이기때문에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목적지

가 되었다. l99o년 9월 25일자 연방정부의 난민대책에는 개도국 주민의 피

난동기 해소가 개도국 지원정책의 핵심적 과제라는 사실이 여실히 반 되

어 있다. 즉 연방정부는 피난동기 해소를 연방정부의 전체 개도국 정책 중

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간주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개혁과정을 지원해주면서 주민들이 제 고향에서 생활의 희망을

갖도록 하여 더 이상 이민을 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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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 예방적 성격의 난민정책을 구체적으로 들어 보면 창업지원, J L

용촉진, 직업훈련과 같은 대책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대책은 중유럽과 동유

럽의 여러 국가 (예: 헝가리, 폴랜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구유고슬라비아)

를 비롯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마그레브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귀환촉진대책의 일찰으로 여러 국가와 별도협정

올 체결하 다. 이 협정에는 상대국들이 귀환촉진프로그램과 재정착 프로그

램을 통해 현대적 시장경제에 부응하는 우수한 수공업 직업교육을 실시하

도록 하고 있다 출

5 . 유럽차원어서의 망명비호권 일원화

독일은 l992년 중 총 438,191명의 망명비호권 신청자를 받아 들 다 출

l993년도 전반기 신청자 수는 224,152명으로 전년도 동 기간과 비교할 매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l992년도 망명비호권 적법 판정자는 - 법원

을 통한 판결올 참작한다 할지라도 - 신청자의 lo%에 필씬 못 미친다. 연

방 난민청의 행정절차를 통한 인정율은 l992년이 4.3%, 1993년 전반기가

2 . l % 다. l99l년까지 독일은 E c 전체 망명비호권 신청자의 6o%를 받아

들 으며 l992년에는 거의 8o %나 되었다 .

망명비호권 신청자 수가 이토록 높은 가장 큰 이유는 l993년 6월 3o일까

지 적용되던 망명비호법 때문이었다. 이 법은 박해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망명비호보장의 주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

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박해를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독일로 입국

할 권한과 망명비호권 처리기간 중 독일에 체류할 권한을 갖게 된다출

그러나 망명비호권 문제는 독일만의 를제가 아니다. 사실상 현재 Ec의

모든 회원국은 망명비호권을 적용하여 통제불가능 상태의 이민유입사태에

대처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Ec 회원국들은 유럽차원의 망명

비호법과 망명비호정책의 일원화 조치에 착수하 다
.

. 5 9 5 .



제9장 독일의 국제적 역할 4 - % - - - - - R

l99o년 6월 l9일 서명된 쉥겐 (Schengen) 추가협정을 통해 조약체결국인

프랑스, 벨지움, 네델란드, 룩셈부르크, 독일은 각국간 내륙국경통제의 완전

철폐를 위한 조건과 균형유지조치에 합의하 다. 이탈리아 (l99o년 ll월),

스페인과 포르투갈 (각각 l99l년 6월), 그리스 (l992년 ii월) 역시 이 협정

에 가입하 다 .

l99o년 6월 拒일 Ec 회원국 이민관계부처 장관들은 더블린에서 망명비호

권 신청검토에 관한 국가규정에 합의하 다. 이 합의를 통해 - 템린 추가

협정의 망명비호권 관련규정과 마찬가지로 - E c 회원국의 망명비호권 신

청검토에 관한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었다 출

이를 통해 망명비호권을 받기 위해 Ec 역내에 들어 온 사람이 사중올 받

고 입국했는지 입국사증 발급이 면제된 상태에서 입국했는지 역외국경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입국했는지 둥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차

유럽연합 (Europaische Union, 약 Eu; 어: European Union)에 관한 조

약에 따르면 Ec가 사증정책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 조약의 새로운

조항인 K 항에는 일부 분야가 공동체의 권익에 관한 사안이라고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는 바, 이는 유럽연합의 실현을 내다보면서 특히 거주이전의 자

유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 특별한 것은 다음과 같다
諒

- 망명비호정 책

. 회원국 외부국경 월경에 관한 규정 및 이에 부웅하는 통제 수행

. 이민유입정책 및 제3국 국적 소유자에 대한 정책 (입국, 체류, 이산

가족합류, 취업입국, 불법입국 및 불법취업의 퇴치)

현재 Ec 회원국 중 적극적인 이민유입정책을 펴는 국가는 없다. 그 반대

로 모든 회원국은 경제, 사회, 정치적 이유 때문에 합법적 이민유입까지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이산가족합류, 한시적 고용, 이미 처리과정에 처해 있

는 정치적 피박해자의 수용 등은 예외이다. 이산가족 합류문제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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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책의 일원화에 관한 결정이 l993년 6월 l일/2일 코펜하겐에서 개최

된 이민유입 관계장관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l992년 ll월 3o일 런던에서 개최된 이민유입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구유

고슬라비아 출신 피난민의 임시수용에 관한 정책이 합의되었다 출

독일은 약 350,000명에 달하는 구유고슬라비아 출신 피난민을 받아 들

다. 그 중 약 150,000명이 망명비호권을 신청하 다. 이들의 고향이 계속 위

험스런 상태에 처해 있는 한 이들은 계속 독일에 머물 수 있을 것이다.(망

명비호법의 신 규정에 관하여서는 부록 Nr. 211. '신 망명비호법' 참조)

6 - 독일파 u N

연방정부는 u N 회원국의 동반자적 미래전략 합의가 곧 남.북 (후진국과

선진국)간 대화의 중요한 광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u N 총회, l992년

2월 카타게너에서 개최된 제8차 u N 무역.개발회의(UNCTAD Vm), 1992

년 6월 리오에서 개최된 u N 환경.개발회의 둥 최근 수개년의 각종 u N 회

의를 보면 선진국과 개도국의 성공적인 경제.개발.환경정책을 위한 협력과

조건이 점점 더 합의점에 접근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출

양국 간은 물른 u N 과 같은 다자간에 있어시도 정치적 관계와 개도국 지

원정책으로 볼 때 인권의 국제적 보장은 곧 독일 외교정책의 핵심적 사안

이다. l993년 6월 빈에서 개최된 국제인권회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권

기준의 국제 적용사례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출

냉전이 끝난 다음 지역문제 해결에 있어서나 국제문제 해결에 있어서

u N의 의의는 점점 더 증가하 다. 앞으로 분쟁예방 분야에서 새롭고 더 많

은 과제가 uN에게 부여될 것이다. 따라서 u N의 개혁이라는 주제는 매우

긴급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지난날 u N 의 효율성 제고문제는 독일의

대 u N 정책의 중요한 목표 다. 독일은 고액의 회비 지불국 ( u N 예산 전

체의 9%인 lU 3,900만 D M 을 지불하는 독일은 미국, 일본 다음 세번째 J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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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지불국 임. 그 이외에 독일은 평화유지수단 또는 옵서버 임무 수행 등과

같은 특별예산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바, l992년에는 2억 D M 이었음)으

로서 우리 독일인들은 합리적인 비용/수익 관계에 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독일은 유럽 여러 국가와 함께 u N 사무국의 재편에 관

한 사무총장의 결정을 매우 환 한 바 있었다. 우리 독일은 u N과 그 산하

특수기관 간의 보다 나은 조정상태를 위해 진력하는 사무출장의 입장올 적

극 지원하고 있다. 독일과 국이 발의하여 설치된 인도주의 지원 조정관의

신설은 개혁이 가능하다는 사실올 여실히 반 하고 있다. 우리 독일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사무총장이라는 기구를 강화하도록 주력해 왔다. 즉 사무총장

은 안전보장이사회와 병행하여 분쟁예방을 위한 독자적 권한을 갖도록 하

고 있다. l992년 6월 부트로스 갈리 사무총장이 제출한 '평화비망록t에는 평

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건의안이 방대하게 수록되어 있다. 우

리 독일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 평화유지군의 예방조치적

주둔 역시 필요하다는 사무총장의 견해에 동의한다 출

독일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아니다. 독일은 l977년과 그 lo년

후인 l987년 두 번에 걸쳐 2년 임기의 비상임 이사국에 선출된 바 있다. 통

일독일은 1995/96년도에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되도록 신청서를 제출해

놓았다. 이로써 우리 통일독일은 통일 이후 만N 의 일원으로서 중가된 책임

과 임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독일은 이와같은 책임과 임무를 현

재 진행 중인 안전보장이사회의 확장논의에 관계없이 계속 다할 것이다. 현

행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성형태는 여러모로 시대역행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현재의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성은 오로지 제2차 세계대전에 의한 결과

로만 설명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l992년도 제47차 u N 총회에서는 다수의

회원국들이 냉전의 종식과 회원국의 증가에 따른 변화된 상황에 적합한 안

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구성을 주장한 바 있다.

7. 분쟁지역 관리에의 참석

독일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헌법상의 문제때문에 현재 uN이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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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지역내의 작전에 연방군을 매우 제한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을 뿐이다 출

국제적으로 더 많은 책임을 질 용의가 있다고 표를한 우리 독일은 앞으

로 uN의 평화유지조치와 집단안보조치에 우리 독일군의 참여가능성올 배

제할 수 없다.

이미 오늘날 독일은 헌법의 범위 내에서 uN의 작전활동에 인력, 물자t

수송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1989/90년도 나미비아에서 수행된 uN 작전에

독일은 처음으로 연방국경수비대원을 평화유지조치에 참여시킨 바 있다. z

이래 연방군 병력을 포함한 독일인들이 각종 uN 작전활동에 참여하고 있

다.(부록, Nr.212 "UN 평화유지대책에 대한 독일의 참여" 참조).

국제정세의 변화, 그리고 u N 회원국의 증가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성을

재고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보장이사회의 재편 때문에 안전보장이사회

의 행위능력과 신빙성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조는

분명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거부권

을 가진 상임이사국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비상임 이사국 이외에 제

3의 범주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안전보

장이사회의 개편논의가 활성화 된 것을 환 해 마지 않는다. 이러한 논의는

철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장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제3세계의 많

은 국가들에게 더 많은 발언권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독일이 안전

보장이사회의 개혁결과 상임이사국이 된다면, 상임이사국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것이다 .

세계가족의 일원으로서 분쟁지역 관리에 보다 더 많이 참여해 주기를 바

라는 통일독일에 대한 기대는 독일 외교정책이 앞으로 당면하게 될 도전이

아닐 수 없다. 통일 직후 독일이 막대한 물질적 공급을 담당했던 걸프전에

서 이러한 사실이 잘 반 되었다. 유럽에서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 역

시 독일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사안이다. 남동부 지역 유럽에 있는 여러 국

가의 안정과 번이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유고슬라비아에서 일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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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으로 인하여 분쟁당사국들의 행동양식은 또 다른 분쟁으로 휘말려 들

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구소련의 각국간 분쟁과 소수민족간 분쟁은 우리

독일에게 겉으로는 덜 중요한 것처림 보인다. 이 중에는 이란과 料 A T o 회

원국인 터키 사이의 국경지역인 나고르니 카라박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

이 있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에 참여하고 있다
.

독일은 구 유고슬로비아가 붕괴되기를 원하지도, 조장하지도 않았다練

렇지만 연방정부는, 세르비아가 발발시킨 구유고슬라비아의 소수민족 정복

및 추방을 위한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분쟁당사국의 합의를 통한 구조변경

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독림을 추구하려는 각 공화국을 숭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독일은 자결권 행사, 무력을 통한 국경의 변경금지
1

소수민족 집단의 권한 보장과 자치지역 형성 둥과 같은 원칙에 따라 분쟁

이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원칙은 분쟁에

관한 E c와 c s c E 의 행동지침에 부웅하는 것이다 .

독일은 적대관계의 원한 중단, 그리고 정치적 해결을 통한 합의를 위한

EC, C S C E 및 u N 의 노력에 시종일관 참여해 왔다. 이와같은 것으로는 모

든 분쟁지역을 망라하는 Ec 감시사절단, 세르비아와 마케도니아 분쟁지역

에 대한 c s c E 장기사절단, l992년 8월 E c와 u N의 공동회담으로 확대된

유고슬라비아 문제에 관한 E c 회담 둥이 있다 .

독일은 일찍부터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에 대한 제재조치를 주장한 바 있

다. 그 이유는 벨그라드 측이 회담을 통한 해결을 거부하고 무력사용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있다. 나아가 연방정부는 구유고슬라비아에서 자행되

고 있는 인도주의적 국제전쟁법 위반사례 규명을 위한 국제 형사재판소 설

치를 처음으로 주장한 바 있다
.

연방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인도주의적인 대규모 지원을 통해 그리 7 7

분쟁지역 피난민의 상당수를 수용하여 민간인들의 고난을 덜어주도륵 지대

한 기여를 하고 있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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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출/재산형성 및 대부상환 이외의 기타 지출) ......... gUg

98.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에 대한 투자 현황 817

99. "지역경제구조 개선計 특별사업 및 E c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 투자 촉진 818

loo. "지역경제구조 개선計 특별사업 및 E c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 투자 촉진

(주별 제조업 및 인프라스트럭쳐) ...................,...... 8l9

lol. 대외교역 및 내독교역(대외교역) ........................... 8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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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2. 대외교역 및내독교역(.
품목별 대외교역현황

신연방주 및동베를린의
l l l l l l l l l l l t t l l

lllllltllltltllllllll
82I

lo3. 대외교역및내독교역 (신
국가별 대외교역 현황

연방주 및동베를린의
l t l l t f l l l l l l D

. . . . . . .
l l l l l l l l l l ☞

. . . . . 822
lo4.

대외교역 및내독교역(내독교역 및대외교역 비교) ...........
823

lo5, 생산업의 순생산고 지수
l l l l l l l o t t

t l l l l l l ☞t l l l l l l F
" " - - - - - 824

lo6.
생산업(편설엽제외)의 순생산고 지수 ' ' ' . . . . .

l l l l l l l l l t l l t f
8 2 5

lo7.
신연방주 및동때를린의 기업체(생산업
가스공급, 원거리 받방, 전체/전 력공급

I

급수/광산, 제조업/건설업) t l l t l l l l l l l
826

lo8.
신연방주 및동베를린의 기업체(제조업) ....

l l l l t l l t l t
. . . . . . 8 2 7

l轉. 광업과 제조업의 수주현황 지수:총계
f t l l # l 3 l ☞l t l l l

. . . . . . . 8 2 8

llo. 광업과 제조업의 수주현황 지수 : 외국으로부터의 수주 .......
8 2 9

lll.
광업과 제조업의 수주현황 지수 : 기초재 및생산재 산업 ." - - 8 3 0

ll2. 광업과 제조업의 수주편황 지수 : 투자재 생산업 ' ' ' . . . . . .

---- 831

ll3. 광업과 제조업의 수주현황 지수 : 소비재 생산업 l l l l l l l t t l t l l
8 3 2

ll4. 광업과 제조업의순생산고 지수
f f # l l l t f f 4 4 l t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8 3 3

ll5.
광업과 제조업의 매출고 지수

llltl.l tlltlllllll
l l l t t f f l 4 l f l l 83 4

ll6. 광업과 제조업의국내 매출고
l ll l l l l lt l l l l ll l llt

l l l l ☞l l l l l l 8 3 5
ll7. 광업과제조업의대외 매출고

t l l l l l l l l t l

l ll ll l lll l l lf l t l ll l 8 3 6
ll8.

광업과 제조업의 취업자 출계
l lt l al l l ll l l * ll l t tt

l l l l l l l l l l l 8 3 7
ll9, 광업과 제조업의노무직 취업자 l l t l l l l l l ☞l l l

l l l t l t l l l l t l l ☞l 8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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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o. 광업과 제조업의 임금 총계 839

l2l. 광업과 제조업의 주별 매출고 총계 t l l l l l l l l l t l l l l t l l l l l l l t l 8 4 o

l22. 광업과 제조업의 주별 대외 매출고 8 4 1

l23. 광업과 제조업의 주별 총매출고 및 대외매출고 비교 8 4 2

l24. 광업과 제조업의 주별 취업자수 843

l25. 건설업의 수주현황 지수 :총계 8 4 4

l26. 건설업의 수주현황 지수 : 주택건설 8 4 5

l27. 건설업의 수주현황 지수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의 지상건축 . . 8 4 6

l28. 건설업의 수주현황 지수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의 지하건축 .. 847

i29. 건설업의 순생산고 지수 848

l3o. 건설업의 매출고 :총매출고 849

i3i. 건설업의 매출고 : 주택건설 850

l32. 건설업의 취업자 수 851

l33. 건설업에 투입된 근로시간 : 총계 8 5 2

l34. 건설업에 투입된 근로시간 : 주택건설 8 5 3

l35. 건설업에 투입된 근로시간 : 산업용 건설 8 5 4

l36. 건설업의 임금 총계 855

l37. 증 .개축업의 총매출고 856

l38. 증 .개축업의 취업자 수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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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9. 주별 건설업 취업자 수 .................................... 858

l4o. 주별 건설업에 투입된 근로시간 859

l4l. 주별 및 분야별 건설업에 투입된 근로시간 :주택건설 860

l42. 주별 및 분야별 건설업에 투입된 근로시간 :산업용건설 861

l 4 3 주별 및 분야별 건설업에 투입된 근로시간 : 공공건설 862

l44.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의 사업 등록 및 취소 : 총계 8 6 3

l45.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의 사업 등록 및 취소 : 공업 864

l46.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의 사업 등록 및 취소 : 수공업 8 6 5

l47.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의 사업 등록 및 취소

상업과 요식업 866

l48.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의 사업 등록 및 취소

각주별 사업등록 867

l49.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의 사업 등록 및 취소 1

각주별 사업취소 868

l5o.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의 사업 등록 및 취소 1

각주별 순등록 증가 869

l5l . 도매업의 매출고 및 취업자 지수 870

l52. 소매업의 매출고 및 취업자 지수 871

l53. 전력 및 가스공급업 순생산고 지수 872

l54. 전력 및 가스공급업 취업자 수 873

l55.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의 에너지 소비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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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6. l989년도 구동독지역 농업의 구조 875

l57. 구동독 협동농장 및 국 농장의 연도별 생산 현황 8 7 6

l弱 . 구동독지역 농경지의 중금속 오염 실태 8 7 7

l59. 풍수해로 침식된 경작지(농경지 전체에 대한 비율) 8 7 8

l6o. 신연방주의 농업구조 조정 지원을 받은 농장 8 7 8

l6l. l991'd/1992년 신연방주의 기업형태별 농업의 구조 및 실적 . . 8 7 9

l62. 신연방주 및 베를린의 교통분야 주요 투자 8 8 0

l63. 독일제국쳔도(구동독 국철)망에 대한 조치 l l t l l l l l l t l l l l l l l t 8 8 l

l64. 신연방주 및 베를린에서의 연방 장거리 도로건설 실적 8 8 2

l65. 1990-1992년간 신연방주 연방 장거리 도로를 위한

각종 조치 883

l66. 신연방주 화물교통 및 여객교통의 발전 l l l l l l l l l l l t t l l t l l l l l 8 8 4

l67. 신연방주의 최대 단독 투자기업 TELEKOM의 투자 현황 . . ... 8 8 5

l68. 연도별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의 전화 가설 8 8 6

l69. 독일연방체신청의 발전 :서신 및 소포 887

l7o. 신연방주를 위한 주요 환경 지원 8 8 8

l7l a 신연방주를 위한 긴급 환경 지원 889

l7 l b . 신연방주 및 때를린의 환경을 위한 긴급지원

(동독부흥 공동대응책j "-.''*.........***.*...*.,.,,,.,,.,, 8on

172 a. 1990년초 중금속 및 유기물로 인한 동독의 지하수

오염 실태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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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b. 1990년초 질산염으로 인한 동독의 지하수 오염 실태 892

m 1991년도 하천 등급 지도 893

l74. 하천과 저수지의 오염 실태 .............. .................. 894

i75. 환경 인프라스트럭쳐 : 하수처리/개인경제적 해결방안 895

l76 a. 질화 암모늄에 의한 하천 오염 실태 896

l76 b . 질산염에 의한 하천 오염 실태 897

l76 c. 인산염에 의한 하천 오염 실태 898

l76 d . 수질 오염 실태 899

l77. 쓰레기 적치장의 설치 현황과 전망 900

l78 a. 쓰레기 적치장의 가스처리 현황 900

i78 b . 쓰레기 적치장의 오수처리 현황(지하 침투 방지) .,.......... 9ol

178 c. 1992년도 가정 쓰레기 적치장 현황 901

l78 d . 쓰레기 적치장의 기술적 처리시설 902

l78 e. 향후 쓰레기 적치 수용 가능기간(l992년 기준) ............... 9o2

l78 f. 기초 방수시설 현황 903

l79. 신연방주 도시건설 및 지역개발을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904

l8o. 신연방주의 노동시장에 관한 기초자료 906

l8l.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인력 907

l8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재원조달 908

. 6 7 4 .



183. 1990년부터 l992년까지 동 .서독지역 사회복지 예산 추이 ---- 909

184. 1992년 7월 l일 기준 서독지역의 연금 현황 910

185. 1992년 7월 l일 기준 동독지역의 연금 현황 911

l86 a. 산업별 이산화유황가스(so2)방출 현황 912

l86 b. 구동독지역 산업별 이산화유황가스(so2)방출 현황 9犯

l弱 c. 산업별 분진 방출 현황 914

l86 d . 구동독지역 산업별 분진 배출 현황 915

l86 e. 이산화유황가스 방출 연간 평균치 916

l86 f. 분진 배출 연간 평균치 917

l86 g. 이산화질소가스(No2) 방출 연간 평균치 918

l86 h . 오존 발생 연간 평균치 919

l87. GelsenkirchenU Leipzig의 이산화유황가스 방출

연간 평균치 비교 920

l88. 유독가스에 의한 공기오염 921

l89. 쓰레기 적치장 "Antonie"(Bitte諒eld 소재 화학주식회사)의

단면도 922

190 a. 1990년 l2월 4일자 환경보호에 관한 E c 특별규정중

독일에서 적용될 과도기 조치에 관한 이사회의 지침 923

190 b . 1990년 l2월 4일자 역내시장 활경보호에 관한 E c

특별규정중 독일에서 적용될 과도기 조치에 관한

이사회의 지침 929

l9l. 신연방주의 환경보호를 위한 주제별 안내책자 및 출판물 .-..-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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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2. 신연방주의 생태학적 연구대상지역 (연방환경성 연구 보고
구

l992년 l2월 2o일 기준) ..... .... ...... .... ...... ... ... .... 934

l93. 환경오염 혐의지역(l993년 l월 l5일 기준) .................. 935

l94. 생태학적 환경오염 처리: 우려지역/임의처리/재원조달규정/

대형프로껙트를 위한 특별규정 936

l95. 생태학적 환경오염 처리 : 신탁청 .산하기업에 대한

재원조달 규정에 따른 대형 프로젝트 937

l96. 생태학적 환경오염 처리, Wismut 유한책임회사의 기업정비 .. 938

l9 7 생태학적 환경오염 처리, 갈탄 채광 정비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l997년까지 7 5 U DUU) ..-.'.*................ 939

l98. 구동독지역 환경오염처리 사업을 통한 고용촉진 940

l99 a. 신연방주의 l4개 신설 자연보호지역 941

l99 b. 독일의 국림공원(l992년 l2월 3l일 기준) ...,............... 944

l99 c. 독일의 생태보존지역(l992년 l2월 3l일 기준) ............... 945

l99 d. 독일의 농경보호지역(l992년 l2월 3l일 기준) ............... 946

제 5 장

2oo 동독 교육제도의 기본구조 947

2ol. 서독 교육제도의 기본구조 948

2o2 a. 독일 밝스 프랑크 협회 소재지 950

2o2 b . 프라운호퍼 협회 소재지 951

2o2 c. 대형 연구기관 소재지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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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d. "청색목록"의 소재지 953

2o2 e, 연구 .개발 관련 연방기관 소재지 954

제 6 장

2 o 3 문화부문 과도기 재원지원 특별프로그램에 의한

연방정 부의 재정지원 955

2o4. 구동독의 39개 일간지 발행인 955

2o5. 구동독 공산당 l5개 지구 신문 956

2o6. 1991'd, 1992*d, 1993년 신연방주 선수 체육을 위한

연방내무성 체육 예산 958

제 7 장

207 C S C E의 제 기구 959

208. C S C E 의 메카니 즘 960

2o9. 유럽의회, l993년 2월 l일자 이사회 결정에 의한 의석배분 --- 961

2lo a 구소련지역내 독립국가연합의 개혁과정에 대한

독일의 지원 대책 962

210 b. 1990년부터 l993년까지 동구권에 대한 독일연방정부의

지원조치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1

에스토니아, 크로아치아, 마케도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랜드, 루마니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T

체코 공화국, 슬로바키아 공화국, 헝가리) ................... 964

2ll. 新 망명비호법 970

212. U N 평화유지 대책에 대한 독일의 참여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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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n諒.1U' '

Stand: 31. August 1993

Ko約聾暇ltat o暇출約 聾e剛讀朧 Artikel 12 Ei約淸린約聾霧린출r拓晴

加 린 edosch. Kont. beenOet Bekanntmachung Fundstelle

VenrSge b z w . a b s c M . V N B G B U I

I.Japan 崙 18..12.90/VN 聾1.聾襲린1 1991 S . 921

2 .u s A 13 22.04.91 01.08.91 * S . 9 2 8

a .u d s s a 6 1 + 1 r 03.06.9r/VN 01.09.91 ' 8 . 9 2 3

5 18.12.91 ' s . 誕4

7 9 29.04.92. 2 0 . 0 7 3 2 毒. 5 8 5

차 06.07.83 16.0633

4 .v K 17 17.0431/VN 01.08.91 ' s . 麗 1

5.Rurrdnlen | 13 18.04.91/VN 01.08.91 ' 8 . 82 9

3 2 22.05.91 28.1031. 1992 S . 1t 4

5 16 .0 9. 9U 18.12.92 ' S . .71

6.Singapw | 1 11.05.聾i o 1 .聾氣찰1 " 8 . 92 2

*

8 l 16.05.91 15.0&91 " 8 . 857

5 25.00.92 1 2 . 0 8 3 2 s . e 1 9

X 紐 te 24.07.91 /VN o & o 9딘1 " S . 1019

1 o 翼 .體.91 8 . 1 1 린1 1891 S .1151

露 28.D &S2 8 . & w

9.Nlededande | 6 13.08.91/VN

B

lo 2 a o e린1 o惡o9료1 ' 8 .1023

1 l 15.09.찰1 1 2 . 1 2 3 1 ' s . 6 3

Il. Syrlen 2 8 24.07.91 /VN 02-09.&1 ' S . 1002

iZ.Tschechoal. | 83 o4.o4료1. 2 3 . 1 0 3 1 ' 8 .1聾w

6 04.04.91 02.043 3 1993 S . 737

13. Belglen | 22 1 2 . 0 8 3 2 21.0 8.92 1992 3 . 8 0 4

14. Luxemburg | 9 19.07.91 2 5 . 1 1 3 1 1991 S . 1150

IS- VIetnam | 32 19.08.91/VN 09.12.聾1 1992 S . 출

1 5 19.02.93 01.06.93 1993 S . 910

19 16.04.&3 01.06.93 ' & 9io
16. L 3 0 S 17 24.08.91 25.11린1 1991 3.1148

17.Thaiand | 4 27.06.聾1 31.1氣義. 1 " S .1128
I& Chlna 5 2 09.10.聾1 12.12.91 1992 S . 6 4

i9. p(xtuaU 聾 03.09.91 6s.i료料 1991 S .1431

20. Australlen | 8 August 9 1 22.10.S1 1991 S . 1075

ZI.Schweden | 19 20.09.91 09.12.91 1992 S . 10

ZZ. Norwegen | 7 17.09.출1 12.12.91 ' s . w

23. Schwelz | 10 Dez.1轉 i 19.12.91 ' s . 識
U . M e n k o 1 1 00.11.81

1 4 08.11.91 12.11.92 ' 8 . 1179

25..N紐B8ua 1 5 14.il.91 0 8 . 0 2 3 2 ' S . 187

3 13.01.93 02.0 4.93 1993 S . 7 9 2

26. Kolumblen | 5 15. 11 .9 1 06.0 2.92 1992 S . 175
27.VenB2ue1a | 4 21.11.91 06. 02 .92 ' S . 17 6
28. K u b e . 6 2 02.11.91 21.0 4.92 ' S . 3 9 6
29.))etnen 1 a 08.01.91 1 1 . 0 0 . 8 2 ' S . 4 5 6

1 o s 5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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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린 wfosch. Kon*. beendet Bekanntmachung FundsteUo

Venrage bzw. abecN . V N B Q B L 199211

3o. s a 誠 識 9 01.02.92 09.03.92 출.2 4 2
3l.Tansanla 13 04.02.82 2 6 . 0 3 . 9 2 8 .2 9 o
32. S l m b a b w e 12 28.02.92 19.06-92 .3 ,499
33. 流燎漆制 點 轉.02.92 19.03.92 s .2 6 9
識 Angola 毒7 28.02.92 06.03.92 S .2 3 9

S

轉 24,鵬.92 0 4 . 0 & S 2 3 .8 1 6
3 27.04.93 19.07U3 19 9 3 S . 1270

36. M a H a 5 28.02.92 01.04.82 s .3 4 7
37.Mafotd(o 8 鷗.賦暇識 W . M J B & S .34 8
38. Zypem 2 23.鷗.識 .. 2 6 . 0 6 3 2 3 .4 1 9
39.Monoote' 3 6 06.04.92 脚 . 雌 讓 S. 3 7 8
40.A1gwlm 3 1 08.04.92 18.04.C2 醫.3 8 o
41.Spanien e 0 9 , 0 4 3 2 18.04.92 s .379
42.Aoyp(en 諒7 11.02.輦 2 9 . 0 5 3 2 醫.4 5 l

1 . 27.05.92 18.12.82 1 8 8 3 S . 70
43. Grlachenlandl 17 01.05.82 0 4 . 0 & 8 2 출.4 3 6
4 4 . C x w * ) c h 2 7 . 10.06.92 17.06L92 s -4 7
45.T0rk*1 1o 01.04.92 2 S . 0 & 8 2 - 讓.5 l라
46. Prankreich l4 1출o85 e o2.출친聾2 s .5 1 5
47. Jugodawlon 17 21.03.S2 20.07.92 零.曆76
48.Kanada 출 02 .0 6 32 錯.0 & S 2 S.G03
에.Panging 3 25.o출驗 8 .948
SO. Bolglen .22 池 歸.92 21.08.92 雲.984
51.SescheBw 2 20.07.92 01.09.S2 S .1021
62.Lesotho 2 2 8 . 0 & S 2 3 . 6 8 6

B
6 | schr1fd.K0n& beendet 28 .0 &9 2 s .955
1

2B諒피 1 9 9 3 S . 1 3 4
54. KonoO *a B 28.03.82
SS.Botauana | i 24.(
S6. DsChibOUtl | 1 | w

57. EBenbalnk. | i
5 8 . M a n d 1

59.JamaB(a 1

EO.Uchtenetein 1

制.M a M h w n 1

6 t 撚跳郵識朧 1
GS. Namlbh i 1

64. Nauni 1

66. Obecvolta 1
E & R u a n d i 1

67.8an M M l n o 1

識 約 撚 讚 燎 1

BB.TtWd./robB.I i
T O - T w h a d 1

71.VMXJH U 1

TZ Wes tsa nx M 1

73. AquatQUloaa 24.04.92
1

74. G * b u n
11.06.82

1
3

T S . G a m b h 11.06.92
1

76. Senaga1
11.00.92

1
11.06.92

Oborbag 15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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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suttatlonen gemass Art. 12 Elnlgungsvenrag

피疇c氣 Kons. beendet Bekanntmachung FundsteOe

Veftrage bzw .a bs cW - V N B6B1. 11

77. Burundl | 2 19.06.82 0 9 . 0 9 3 2 1992 S . 10 6 2

7a N 諒 출 10.08-92 15.體 5 2 " 8 .1063

TS.Kameom | 9 o則朧.襲 1 7 . 0 9 3 2 * 8 .1 0 8 8

14.09.82 19.1출』2 * 8 .1121

17.0632 21.0 &93 1883 8 . 1 0 0 3

81. D&nomaik | 15 2 & 1 1 惡1 15.1032 ' 8 .1115
ez. Benin | 6 14.09.92 2 7 . 1 0 3 2 * 8 .1 1 4 7

eO.Siwa Leon리 4 09.10.S2 27.10.92 ' 8 . 11 4 8
卵 -R d s c N " 8.1 15 4
麟 .掠脚淺 @)nfa.Koos.becndet | 28.1032
86. Kornoron

87. Nepal

' 출 襲略
es.Papua-
鱗.할諒를
9l.PMippinen 08.09.92 1 1 . 1 1 3 2 ' 8 .1178
(E.ArgwKinlen 14.09.82 鏡.12.82 " 8 . 13 2
93. B Safvador 聾린.o聾.82 30.12.92 ' s . i출7
94.6renada 03.09.92 2 1 . 1 2 U 2 ' & l 2 7
96. 論撚漆諒 14.09.92 06.01.S3 ' 8 . 1 4 0
96. Sri Lanka 11.09.82 19.01.93 " 8 . 1 4 3
9 7 . T u n u ) e n 2S.09.S2 22.01.93 ' S . 184
S& Zentr.afr. 聾를.o8.9露 22.01.93 ' S . 1 7 S
SO. Kuwalt 撚 識 識 鐘.o1 .歸 B & 189
lOO. G u b w a 漆 燎 毒 3 W. 0 2 J SQ ' 8 . 7 1 2
101. Mall 鱗狀燎.總 o R 襲 2 Q " 8 . 2 1 3
102.Cosia Rlca 12.0002 06.01.93 ■ s . 1Q
103.J(xdan2en 耐 .轉.92 06.01.93 " 8 . 141
104. N w w e l a n d 29.09.92 05.05.03 ' & a9 2
105.K*nm | 19 25.0139/22.02.93 21 .0 43 3 ' 識 8 5 3
lOS.Uoanda schfWt.Kons-beendet 25.05.93 ' S . 8 0 6
107. GulnM-BbaUu 02.09.82 0 8 . 0 2 U 3 ' 8 . 7 1 4

1 B 15.02U3 2 1 . 0 4 U 3 " 8 . 651
21.04.93 21 .0 0U 3 " S .1004
28 .0 43 3 0 4 . 0 & 9 3 ' S . 8 2 9

110. Po1(n 0 0 . 0 4 A 2 副 .oK 3 * 3 . 11 8 0
ni.Braslien 친11.82/26.02.93 02.&4.93 t 8 . M o

oc.oe.aa 26 .0 53 3 ' 8 . 9 0 7
IIS.Myanmaf 16.09.82/18.03.93 05.05.93 * S . 891
114. 撚출對 08.09.32/12.02.93 26.05.93 B 출 l)o8
H S . I n d l w 04.03U3 01.06.93 ' s . 8a

裏1.07.82 21 . 04 3 3 ' 8 . 86 2
1l7.1ndonn1*n 21.10./04.11.92 05 .0 53 3 ' 氣 8 8 8
HS. MelayXa 14.10.92/7.4.93 05.05.93 ' 識 89 o
119. Iran 20.01.83 06.0 630 ' 출 8w
iZO.Neuseeland 14.09.1992 05.05.93
IZI. Paktstan

* & 802
00.08U2/20.04.93 06.0 533

122. Ec ua do r
' s . 8 w

123. S a o T o m 6 認惡9 o" 2 1 . 0 6 3 3 * 8 . 1 0 9 5
12.07.93

124. U b a n o n
1993 S . 1220

09.09.92/07.06.93 12.07.93 ' 3 . 1260

- 62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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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f諒호U.,

1.September 1993

N e u e Auslandsvertretungen seit 3.Oktober 1990

Eroffnung

Almaty 20. O k t o b e r 1 9 9 2 B o t s c h a f t

Asc hga ba d ca. September 1993 Botschaft unter Leitung G.e.p.')
B a k u 17. September 1992 Botschaft unter Leitung G.a.i.' ')
B i s c h k e k 17. September 19襲2 Botschaft unter Leitung G.a.i.
B r e s l a u 4 . O k t o b e r 1 9 9 0 G e n e r a l k o n s u l a t

C h i s i n a u 31. O k t o b e r 1 9 9 2 Botschaft unter Leitung G.a.i.
Danzig 4 . O k t o b e r 1 9 9 0 G e n e r a l k o n s u l a t

D u s c h a n b e 10. J u n i 1 9 9 3 Botschaft unter Leitung G.a.i.
E r i w a n 1 . D e z e m b e r 1 9 9 2 Botschaft unter Leitung G.a.i.
F u n f k i r c h e n 12. N o v e m b e r 1 9 9 0 G e n e r a l k o n s u l a t

H e r m a n n s t a d t 1.April 1993 Generalkonsulat, Konsularagentur s출리 28. M a i 1聾찰o
H o - C h i - M i n h - S t a d t 10. April 19雲l G e n e r a l k o n s u l a t

K i e w 7 . F e b m a r 1 9 9 2 Botschaft, G K seit 1.August 1989
K r a k a u 1 . J u n i 1 9 9 1 G e n e r a l k o n s u l a t

L a i b a c h 15. J a n u a r 1 9 9 2 Botschaft, G K seit 6 . N o v e m b e r 1 9 9 1

M i n s k 13. M a r z 1 9 9 2 Botschaft, G K seit 4 . O k t o b e r 19 9 0

Oppeln 8 . Juli 1 9 9 2 A u B e n s t e U e d e s G K Br es la u

P h n o m P e n h 14 . F e b r u a r 1 9 9 2 Vertretung, seit 19. Ju U 1991 Schutzmachtvertretung

pj 理gjang 21. J a n u a r 1 9 9 1 Schutzmachtvertretung
PreBburg 1 . J a n u a r 1 9 9 3 Botschaft, G K seit 4 . O k t o b e r 1 9 9 0

Riga 2 .September 1991 B o t s c h a f t

R o m l.O. 9 .September 1991 Standige Vertretung
Sarajewo geplant B o t s c h a f t

Skopje 8 .April 1992 G e n e r a l k o n s u l a t

St et ti n 4 . O k t o b e r 1 9 9 0 G e n e r a l k o n s u l a t

T a l l i n n 2 .September 1991 Bo t s c h a f t

T a s c h k e n t 6 . M a i 1 9 9 2 Botschaft

Tiflis 13. April 1992 B o t s c h a f t

U l a n B a t o r 1 . N o v e m b e r 1 9 9 0 Botschaft

w i l n a 2 .September 1991 Bo t s c h a f t

Zagreb 15. J a n u a r 1 9 9 2 Botschaft ( U m w a n d l u n g aus G K )

*) = Botschaft unter Leitung ernes Geschaftstiageis en pied
" ) = Botschaft unter Leitung eines Geschaftstragers ad interim

'. .: . ..
... ...... ..'.

N u m m e r 3 :
. . . . . 4 . ## . :~.!.......4:.: . #..

Tagesbefehl des Bundesministers der Verteidigung Dr. Gerhard Stoltenberg
zur Deutschen Vereinigung a m 3 .Oktober 1990

A m 3 .O k t o b e r 1 9 9 0 ha t sich d a s d e u t s c h e V o l k w i e d e r de n . W i r alle sind u n s e r e m L a n d e m i t seiner freiheit-

in eine m Staat zusammengefunden. M a u e r n u n d lichen, de mo k ra ti s ch en u n d rechtsstaatlichen Verfas-

Grenzen sind gefallen. M e h r als vier Jahrzehnte sung verpflichtet.
gewaltsamer Tren nun g ha b e n es nicht vermocht, das

Zusammengehorigkeitsgefuhl der Deutschen zu bre- U n s e r vereintes D e u t s c h l a n d ist fest in die west lich e
c h e n .

Wertegemeinschaft integriert. Wir sind Mitglied der
Europaischen Gemeinschaft ebenso wie der Atlanti-

Die Bevolkerung der ehemaligen D D R hat mit groBer schen Allianz u n d der Westeuropaischen Union. Dar-
Mehrheit d e n Beitritt zur Bundesrepublik Deutsch- aus ergeben sich Ohentierung u n d Verpflichtungen
land bejaht u料d 讓ktiv 狀r출erstiitzt. Da mi t hat sie sich fur auch fur unsere Streitkrafte. Diese Verpflichtungen
die politische O r d n u n g des Grundgesetzes entschie- sind uns nicht aufgezwungen warden, s o n d e m wir

. 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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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b e n sie freiwUlig u n d bewuC t ube mon un en. Sie sind sen werden. Ich hoffe, daB sie nicht resignieren,
e i n w e s e n t l i c h e r Tei l u n s e r e s Se lb st ve rs t an dn is se s. s o n d e m einen neuen Anfang machen, um am Aufbau

d e r Wirtschaft in d e n n e u e n B u n d e s l a n d e m aktiv
Fur Deutschland einzutreten heiBt heute zugleich

mitzuwirken. So we it wir k출理流출n, wo狀출理 wir diese
찰i撚z및린reten fiir Freih출린, 를竝r Demokratie, fur Rechts-

tiefgreifende UmsteUung durch Qualifizierung u n t e r -
staatlichkeit u n d fur d i e Z u s a n u n e n a r b e i t m i t u n s e r e n

stiitzen. V o n denjenigen, die sich fiir d e n Dienst in der
Verbundeten in Europa u n d Nordamerika. Da s

Bu nd es we h r bewerben, erwarte ich Lembereitschaft,
bedeutet auch, auf der Grundlage der jetzt beschlos-

bereitwillige U b e m a h m e von Verantwortung und das
s e n e n Vertrage die Zusammenarbeit mit der Sowjet-

offene Herangehen an neue AufgabensteUimgen. Die
union wie d e n jungen Demokratien in Mittel- u n d

Soldat출料 der B u n d e s w e h r fordere ich auf, di출 朧출린출燎

Osteuropa zu vertiefen.
Soldaten unvoreingenommen aufzunehmen, ihnen

Die Teilung unseres Landes ist uberwunden. N u n gilt kameradschaftliche HilfesteUung zu geben u n d die
es, auch das Trennende im D e n k e n u n d Empfinde n zu 료를氣設ell출 諒린를g를출粒o料 證린f諒rd燎rn.

beseitigen. Die Soldaten stehen dabei vor einer beson-
M i t d e m 3 . O k t o b e r h a b e ich di e Befehls- u n d K o m -

deren Herausforderung, sie mussen v o m Gegenein-
a n d e r z u m M i t e i n a n d e r f i n d e n .

mando gewal t iiber die Streitkrafte des vereinten

Deutschlands als Bundesnunister der Verteidigung
D e r A b b a u v o n Sp a n nu n g e n erlaubt es, Abriistungs- ubernonunen. Zugleich gilt die im Grundgesetz v e r -

vereinbarungen abzuschlieBen un d den Um fa n g ankerte Wehrverfassung ftir ganz Deutschland.
u n s e r e r Bundeswehr zu verringem. Wir werden in
we ni ge n Jahren 370 000 Soldaten im vereinten und der Tmppenreduzierung는s를@및z
Deutschland haben. Dies fuhrt zu einer Reduzierung

durchzufuhren, d a B wi r n a c h de r de u t s c h e n Einheit
im W e s t e n w i e im O s t e n De ut sc hl an ds .

eine einheitliche B u n d e s w e h r erreichen, die ihren

wich綾할e Voraussetzungen und Rahmenbedingungen
fiir d i e U b e r n a h m e v o n S o l d a t e n u n d zi vi le n M i t a r b e i - l e n k a n n .

Verfassungsauftrag im gesamten Staatsgebiet erfiil-

t e m der bisherigen N V A in die Bun des weh r sind im
D a z u b r a u c h e n w i r di e Mitarbeit d e r S o l d a t e n u n d

Einigungsvertrag vorgegeben. Viele werden diese
C h a n c e e r h a l t e n u n d n u t z e n .

zivilen Mitarbeiter, nicht nur, um eine ordnungsge-

m출麗e Ubergabe u n d Integr출狀o料 z린출rreichen, s o n d e m
A n d e r e m u s s e n in d e n k o m m e n d e n M o n a t e n n a c h

d e n im Staatsvertrag festgelegten Regelungen entlas-

v o r a l l e m u m u n s e r e B u n d e s w e h r d e r Z u k u n f t ak t i v z u

gestalten.

;U1u,,wa,"U
Vierter abschlieBender Bericht zur Stationierungsplanung der Bu n d e s w e h r im Beitrittsgebiet

fur die Unabh讀暇9ige Foderalismuskommission
v o m 5 . M a i 1 9 9 3

M i t D a t u m 19. J a n u a r 1 9 9 3 b a t t e d e i B u n d e s m m i s t e r digkeit gestellt, einen Beitrag zur Konsolidierung der
der Verfeidigung der Unabhdngigen Foderalismus- Staatsf inanze n z u leisten. D i e d a m i t v e r b u n d e n e n

kommission seinen Bericht zur Stationierungsplanung finanziellen Einschnitte hatten zur Folge, d a B Betrieb

der Bundeswehr im Beitriltsgebiet zugeleitet. Dieser u n d investive A u s g a b e n konsequent nach betriebs-

w a r noch auf die Stationierungsentscbeidungen a u s wirtschaftlichen Kritenen, orientiert am Auftrag der
d e m Jahre 1991 gegrundet und konnte dahei nicht Bundeswehr, uberpnift u n d daran ausgeiichtet w e r -

vollstandig sein. A m 30. Mar z 1993 hat der Bundes- d e n muBten. Die Bu n de s we h r im Beithttsgebiet

minister der Verteidigung tiber die Vorschlage z u / konnte davon nicht verschont bleiben; aUerdings sind
Anpassung der Stationierungsplanung entschieden. die Einghffe so gering, daB der konzeptionelle Grund-
Die Vorscbldge wa re n zuvor am 15. D e i e m b e r 1992 kurs hin zu einheitlicher B u n d e s w e h r u n d zu ausge-

u n d am 12. Februar 1993 de n Landesregierungen u n d glichener Dislozierung im erweiterten Hoheitsgebiet

parlamentarischen Gremien zur Stellungnabme ubet- nicht angetastet wurde.
s o n d t w a r d e n .

Infolge der Wiedererlangung der staatlichen Einheit

z w e i Begrundungslinien hatten zur Stationieru간gs- u n d Erweiterung des Hoheitsgebietes u m funf n e u e

nachsteuerung gefuhrt: Die Bestandsaufnahme der
B u n d e s l a n d e r m u l l t e d i e B u n d e s w e h r n e u disloziert

mil it ari sc he n Infrastruktur in d e n n e u e n B u n d e s l a n - werden. Aufgabe u n d Anliegen des Bundesnumsters

dern, Detailuntersuchungen un d Anpassungen der der Verteidigung w a r es, die z u m Jahresende auf

miUtarischen Strukturen verlangten Korrektur u n d e i n e F r i e d e n s s t a r k e v o n 3 7 0 0 0 0 S o l d a t e n z u r e d u -

Komplettierung. Die veranderte Finanzsituation des
B u n d e s ha t t e a u c h di e B u n d e s w e h r v o r d i e N o t w e n - wehrverwaltung neu zu stationieren un d eine

z i e r e n d e n d e u t s c h e n Streitkrafte u n d die B u n d e s -

einheitliche B u n d e s w e h r im ver ein te n D e u t s c h l a n d

D i e s e r B e h c h t ersetzt d e n dritten B e n c h t v o m 19. J a n u a r 1993. a u f z u b a u e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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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Kreiswehrersatzamter (in Neubrandenburg, - ein gemischtes Lufttransportgeschwader a l l s

Rostock, S c h w e n n , Stralsund, Cottbus, Ebers- W u n s t o r f b z w . A h l h o r n n a c h H o l z d o r f - O s t b z w .

walde, Frankfurt/Oder, Neuruppin, Potsdam, Brandis/Kreis Elbe-Elster (ehem. Herzberg),

Aschersleben, Halle, Magdeburg, Stendal, Witten-
berg, Erfurt, Gera, Jena, Muhlhausen, Suhl, Baut- - ein Flugabwehrraketengeschwader a u s n e u n

zen, Chemnitz, Dresden. Leipzig, Zwickau u n d Standorten im Westen nach Ladeburg/Kreis Bar-

zwei in Berlin), n u n (ehem. B e m a u ) u n d nach Sanitz/Kreis
Rostock,

- vier Dienststellen d e r kat hol isc he n Militarseel-

sorge mit die Landergrenzen ubergreifenden
Betreuungsbereichen: die Dienststelle des katholi- stock,

schen De k a n s bei Korps-/Terntona1konimando
- d i e Schnellbootflottille a u s dr e i G a m i s o n e n im

O s t in P o t s d a m m i t d e n unte rste Uten Dienststellen

der katholischen Militargeistlichen in Neubran-
W e s t e n n a c h W a m e m u n d e ,

denburg, Leipzig und Ba d Frankenhausen. Eine
- je eine K a m m e r eines Tnippendienstgenchts n a c h

Strukturlerung der evangelischen Militarseelsorge Potsdam (bereits vollzogen), nach Rostock u n d in
im Beithttsgebiet ist zur Zeit nicht moglich, d출die

d e n R a u m Leipzig.
a c h t o s t d e u t s c h e n L a n d e s k i r c h e n be s c h l o s s en

haben, vorerst d e m Militarseelsorgevertrag nicht Der durch die Verlegung bedmgte Au f wa n d u n d die
beizutreten, Belastungen miissen u n d w e r d e n w e g e n iibergeord-

neter gesamtstaatlicher Ziele getragen werden. Wei-
- vier zusatzliche Sportfordergruppen der Bundes- tere Moglichkeiten zur Verlegung hat die Bundes-

wehr, die a b 199 3 u m z w e i weitere in d e n 理 찰 u 출 理

w e h r nicht.*)
Landern erganzt werden.

Z u ei ne m vollstandigen Bild v o n in ganz Deutschland
Zusatzlich z u m A u f b a u n e u e r Bu n d es w e h rd i e n st s t e l-

출inheitlich출릿 streitkra料e服 geh출피 服출b출服 d출理 Trup-
len u n d -truppenteile an Ort u n d Stelle im Osten ist

penteilen, Dienststellen u n d Standorten au c h die
vorgesehen, Dienststellen, Lehremiichtungen un d Errichtung v o n Truppenubungsplatzen. D e r Deutsche
ganze Truppenteile aus d e n aJten in die ne u e n Bun-

Bundestag hat am 14. Januar 1993 in namentlicher
desJ출기dei zu v출간출를출라. D출durch soll ei理e einheitliche

A b s t i m m u n g mehrheitlich d e m Truppeniibungsplatz-
Bu nd es we hr im erweiterten Hoheitsgebiet geschaffen

konzept zugestimmt. Mit diesem Konzept ist ein faires
un d zur ausgeglichenen Verteilung von Bundesinsti-

Lastenteilungskonzept verwirklicht worden. Inzwi-
tutionen unter besonderer Benicksichtigung der schen muBte - infolge der Notwendigkeit, zur Kon-

- d a s M a h n e a m t v o n W i l h e l m s h a v e n n a c h R o -

n e u e n Lander beigetragen werden. Die Dienststellen
solidierung der Staatsfinanzen beizutragen - auf die

w e r d e n damit ihre jetzigen Standorte im We st e n
도innchtung des Truppenubungsplatzes W u n s d o린,

D e u t s c h l a n d s verlassen. D a s sin d im einzelnen:
Krs. Spreewald-Dahme, verzichtet werden. D a n a c h
solle n in Z u k u n f t n o c h z e h n d e r f r u h e r m e h r als

- die Bundesakademie fiir Sicherheitspolitik (zen-

trale, hochstrangige u n d ressortubergreifende sechzig Ubungsplatze in d e n n e u e n B u n d e s l a n d e m

Fortbildungsstatte des Bu nd e s auf d e m Gebiet der zu Bundeswehr-Truppenubungsplatzen umgestaltet

Sicherheitspolitik) vo n B o n n nach Berlin, werden. Desweiteren wird einer der Truppenubungs-
platze Lehnin, Krs. Potsdam-Mittelmark, oder Juter-

- die gesamte (reduzierte) Offizierschule des Heeres bog, Kreis Teltow-Flaming, moglicherweise d e m

v o n H a n n o v e r u n d M i i n c h e n n a c h Dresden, zukiinftigen GroBflughafen Berlin-Brandenburg wei-
c h e理 m초ss e라 .

- % 9 漂 % 9 를 c s 를 s c a r D i e B u n d e s w e h r b e w i r k t d u r c h d e n A u f b a u u n d di e

orten, n a c h Stralsund, Verlegung v o n Dienststellen u n d TruppenteUen u n d
durch die Enichtung v o n Tnippenubungsplatz출理, d출惡

- die Bundeswehrverwaltungsschule II aus Siegen im gesamten veremten Deutschland eine einheitliche
n a c h Berlin, Bu nd es we h r in allen Landesteilen ang em es sen pra-

sent ist. Die Verwirldichung dieses Dislozierungszie-
- die A k a d e m i e d e r B u n d e s w e h r fiir Info rma tion u n d

les ist weit fortgeschritten. Besonders aber wird der
Kommunikatio料 vo n Waldbr諒료 린출즌h s行출usberg, Zeitpunkt fiir das Verlegen einer Dienststelle oder

- d a s So z i a lw i s s en s c h a ft l i c h e Institut d e r B u n d e s - eines Truppenteils dadurch bestimmt, w a n n m der

w e h r vo n M u n c h e n nac h Strausberg,
n e u e n Gami son die notwendige militarische Infra-
struktur u n d ausreichend Familienwohnungen ge-

- A n t e i l e des Zentrums Innere Fuhrung (dann
s c h a f f e n s e i n w e r d e n .

AuBenstelle) vo n Koblenz nac h Strausberg,
*) Als Folge des Beitrages zur KonsoUdierung der Staatsfinan-

- das Militargeschichtliche Forschungsamt aus Frei- zen muBte von drei urspninglichen Verlegeabsichten abge-
s e h e n w e r d e n :

burg nach Potsdam,
- Logistikschule der Bundeswehr von H a m b u r g nach Nie-

- das Luftwaffenmuseum aus A p p e n nach Berlin-
derlehme, Kreis Spreewald-Dahme (ehem. Konigs W u -
sterhausen)

G a t o w ,
- ein Jagdgeschwader nach Falkenberg, Kreis Elbe-Elster

(ehem. Herzberg)
- ein Jagdgeschwader vo n Sobernheim/Pferdsfeld . d i

nach Laage, Kreis G초라row, d il a m

d e r B u n d e s w e h r v o n E u s k i r c h e n n a c h Po t s -

. 6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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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m mittelfristig bis 1995 an 55 Standorten, uberwie- B e r e i t s im J a h r e 1 9 9 1 w a r d e n fiir

gend Abseitsstandorten, ca. 9 300 dhngend benotigte G r o B e B a u m a B n a h m e n 74,1 M i o . D M

FaniiJi'enwo拉기u라출출친 fiir B린理deswehr출料gehohge im K l e i n e B a u m a B n a h m e n 26,1 Mio. D M
Beitrittsgebiet zu bauen, mu s s en ca. 1,35 Mrd. D M an B a u u n t e r h a l t 32 7 , 6 M i o . D M

Z'-ischuss출料 린슨s Bundes zu d e n Herstellungskosten
eingesetzt werden. Ftir d e n B a u von rund 210 W o h -

9 5으l브7L一一一一一一一一42브tz
54 7, 7 M i o . D M

n u n g e n an drei Standorten sind ca. 70 Mio. D M fur insgesamt

1993 u n d ff eingeplant, Baubeginn ist 1993. ausgegeben, d .h .127,7 Mio. D M m e h r als urspning-

A m 3 . Oktober 1990 w u r d e n g e m a B Artikel 2 1 Eini- lich geplant.

gungsvertrag 2 250 von der N V A genutzte Liegen- Fiir 1 9 9 2 w u r d e n fiir
schaften alter Art in das Resso린vermogen des B M V g

G r o B e B a u m a B n a h m e n 153,4 Mio. D M
竝bertragen. D출vo流 so犯출理 r니料d 59o 출狀f D詠린출r vo理 린출r

K l e i n e B a u m a B n a h m e n 2 6 M i o . D M

7i79는 7라?a;i9[T:i?E츠r"qs B a u u n t e r h a l t 88 6, 9 M i o . D M

Au fs ch wu n g Ost 2 0 M i o . D M

wesentlichen benannt worden. N a c h Entscheidung 7示T7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l前TG7凉
心be r das Ressortkonzept zur Stationierungsnach-
steuerung v o m 30. M a r z 1993 sind erganzende Unter- ausgegeben.

richtung출理 in Vorbereitung. R u n d 1 250 nicht be理諒 -

Damit ist es gelungen, entgegen der urspninglichen
tigte Liegenschaften sind inzwischen in das Allge- Planung (625 Mio. D M ) zusatzlich 461,2 Mio. D M in
mei料출 Gr u n dv e r mo g e n des B狀理des abg ege be n w o r - B a u m a B n a h m e n umz us etz en . D a s Ziel, m m d e s t e n s
de린 狀流d k諒理料en anderweitig verwendet werden. 1 M r d . D M zu verbauen , w u r d e deutlich ubertrob-

Eine Biindeswehrgarnison ist in ihrer Region ein { e n .

Faktor v o n erheblicher wirtschaftticber Bedeutung. Fiir 1993 sieht die Planung insgesamt 1 125 Mio. D M
Erfahrungen im alten Bundesgebiet zeigen, daB pro

v o r :

l00 Bundeswehrangehorige einer Garnison e t w a
6 5 0 M i o . D M

3 Mio. D M im Jahr in die Region flieBen. Dieser Wert
G r o B e B a u m a B n a h m e n

wird in d e n Standorten im Osten anfangs w e g e n des (einschlieBlich Wo h nu n g sb a u )
2 5 M i o . D M

o.g .Baubeda피s hoher liegen.
K l e i n e B a u m a B n a h m e n

B a u u n t e r h a l t 4 5 0 M i o . D M .

Daruber hi琉출니壽 bietet die Bunde swehr qualifizie린e
Arbeitsplatze u n d Ausbildungsplatze in d e n verschie- Aufgrund vo n notwendigen Einsparungen (u. a.glo-

de ne n Berufen. V o n Bedeutung ist auch der erheb- bale Minderausgabe, Foderales Konsolidier撚流gs-

liche Baubedarf, der in d e n K a s e m e n in d e n n e u e n programm ) stehen derzeit Mittel wi e folgt zur Verfu-

Bundeslandern geg ebe n ist. g u g :

Samtliche Liegenschaften ware n in ei ne m sehr G r o B e B a u m a B n a h m e n 3 8 0 M i o . D M

schlechten Zustand, insbesondeie die Unterkunfte, (einschlieBlich Wo h nu n g sb a u )

Wirtschaftsgebaude, Heizungsanlagen. K l e i n e B a u m a C n a h m e n 2 5 M i o . D M

B a u u n t e r h a l t 5 0 0 M i o . D M .
U m hier eine Angleichung an d e n in d e n alten
Bundeslandern vo rh an de ne n Standard zu erreichen, Trot z Ha us ha lt sm it te la ns at ze n v o n m e h r als 1 M r d .

we rd e n nach gegenwartigem Stand folgende Haus- D M pro Jahr k a n n der Gesamtbedarf fiir Ba u m aB n a h -
haltsmittel be料 tigt. Dies찰 理ieCen zu eine m erhebli- m e n Ost (16 Mrd. D M ) nur langfristig gedeckt werden.
chen Teil in die mittelstandische Wirtschaft der Regio- Deshalb sind bei Umsetzung der Infrastrukturforde-
n e n u n d tragen damit z u m Auf bau des H a n d w e r k s
u n d G e w e r b e s bei.

rungen Phoritaten zu setzen (Streckungen, V e m c h t
auf M a B n a h m e n ) .

.... ..# . ..... ..... T i ..
N u m m e r 5

Integration ehemaliger NVA-Soldaten in die Bundeswehr

1. Konzept der personellen Integration 2 . A u f G r u n d w e h r d i e n s t l e i s t e n d e w u r d e n sofort m i t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die Bestimmun-
1. Die in d e m 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 e u t s c h l a n d u n d d e r D e u t s c h e n D e m o k r a t i s c h e n

gen des Soldaten- und des Wehrpflichtgesetzes ange-
wendet. De r in der Nationalen Volksannee ( N V A )

Re p린blik uber die Herstellung der deutschen Einheit
geleistete Dienst rechnete voll auf d e n G r u n d w e h r -

- Einigungsvertrag - (Anlage I Kapitel X I X Sach-
dienst in d e r B u n d e s w e h r an. I n s o f e m k o n n t e a u s

gebiet B Abschnitt II N u m m e r 2) enthaltenen solda-
Statussicht die Integration in diesem Personalbereich

tenrechtlichen Bes tim mun ge n sind Grundlage fur die
einfach gestaltet werden; Sonderregelungen w a r e n

Eingliederung ehemaliger NVA-Soldaten in die Bun-
d e s w e h r .

nicht erforderlich. Langst sind alle Grundwehrdienst-

. 6 2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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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stenden, die ihren Dienst noch in der N V A begon- ll1. U b e r n a h m e als Soldat a 피 2eit

n e n h a b e n u n d nicht zwischenzeitlich freiwillig in d e n fu r d i e D a u e r v o n z w e i J a h r e n

Streitkraften dienen, entlassen.

3 . F u r Zeit- u n d B e r u f s s o l d a t e n d e r ehemaligen 8. Mit der O b e r n a h m e als Soldat auf Zeit f立r die

N V A sieht der Einigungsvertrag die Integration l料 D a u e r v o n zwei Jahren (SaZ 2 ) konnte fiir Zeit- u n d

eine m dreistufigen Verfahren v o r : Berufssoldaten dei ehemaligen N V A erstmals ein
Dienstverhaltnis nach den Bestimmungen des Solda-

- l . Stufe:
tengesetzes begrundet werden.

Wartestand oder Weiterverwendung

- 2 . St u f e : Die B e w e r b u n g z u m S a Z 2 w a r ab 3 . Oktober 1990

諒 b e m a h m e als Soldat auf Ze리 拉r die D a u e r v o n s o w o h l a u s d e m W a r t e s t a n d als a u c h a u s d e m We i te r -

zwei Jahren (SaZ 2) verwenderstatus moglich. Jeder zweite fnihere N V A -

Langerdienerbewarb sich als Sa Z 2;insgesamt 11 700
- 3 . St u f e : Offiziere, 12 3 0 0 Unteroffiziere u n d 1 0 0 0 M a n n s c h a f -

諒b e r n a h m e in weiterfuhrende Dienstverh출릿nisse ten.

Die soldatenrechtlichen Regelungen des Einigungs-
vertrages sind bis z u m 31. D e z e m b e r 1996 befhstet. 9. Im Einzelplan 14 des Jahres 1991 waren insgesamt

30 000 Planstellen fiir die Einstellung un d Ube rna hm e
von Bewerbern aus den neuen Bundeslandern vorge-
sehen, d a v o n 2 5 0 0 0 Planstellen auf D a u e r u n d 5 0 0 0

11. Personelle Situation der ehemaligen N V A bei befristet. Die Bedarfsvorgaben ohentierten sich v o r -

Inkrafttreten d e s Einigungsvertrages rangig an der Struktur der neu aufzubauenden T m p -
penteile u n d Dienststellen in d e n ne u e n Bundeslan-

4. Mit Herstellung der deutschen Einheit am 3.Ok- d e m .

t o b e r 1 9 9 0 u b e m a h m 린출r B娘料린es m i n i s t er 린찰r v출淸출L

digung die Verantwortung fur rund 90 000 Soldaten 10. Bei der individueUen Betrachtung der Bewerber
der ehemaligen N V A . Darunter w a r e n w u r d e n die im Soldatengesetz verankerten Khterien

- 3 9 0 0 0 Grundwehrdienstleistende, Eignung, Befahigung und Leistung zugrunde gelegt.
Zusatzlich wurde mit der Dienstgraduberleitungsver-

- 1 0 0 0 S o l d a t e n im W a r t e s t a n d u n d ordnung der R a h m e n fur die Festlegung der n u n m e h r

endgultigen Bundeswehrdienstgrade gesetzt. Danach
- 5 0 0 0 0 W e i t e r v e r w e n d e r .

w a r im Hinblick auf die vorgesehene Verw end ung ein

5 . D a s Dienstv erh출料ni s 린출r S o l d a t e n im W출린 e s t a n d Veigleich von Vorbildung, Ausbildung, Dienstzeiten,

ruhte; sie leisteten keinen Dienst, trugen keine Uni- Laufbahnzugeh출rigk출h 狀誰d F만服ktio料출流 i理d출r 출h출 -

form u n d hatten keine imlitarischen Dienstgrade. Zur maligen N V A mit entsprechenden Werdegangen der

Sicherung des Lebensunterhalts erhielten sie ein Soldaten de r B u n d e s w e h r v o r z u n e h m e n . D i e Sol-

Wartegeld. daten muBten auBerdem Laufbahnen zugeordnet
w e r d e n .

De r Wartestand w a r auf sechs (bei liber SOjahhgen

Soldaten auf neun) M o n a t e begrenzt. Als grundsatzliche AusschluBkhtenen galten die Mit-

6 . D i e W e i t e r v e r w e n d e r b e h i e l t e n im w e s e n t U c h e n arbeit beim Ministenum fur Staatssicherheit (MfS)

ihren fruheren Status, lediglich einzelne Bestimmun- oder beim A m t fur Nationale Sicherheit (AfNS) der

ge n des Soldatengesetzes fanden Anwendung. Ihnen
fruheren D D R , die Verwendungsreihe der Politoffi-

wurden vorlaufige Bundeswehrdienstgrade zugeord- ziere u n d die Zugehorigkeit zur m 竝uahschen Aufkla-
rung. Erkenntnisse hierzu wie auch hinsichtlich der

net; sie trugen die Uniform der Bundeswehr. Ihre
Dienstbezuge richteten sich zunachst nach den am Verfassungstreuepriifung ergaben sich zu diesem

2. Oktober 1990 gultigen Besoldungsbestinunungen Zeitpunkt im wesentlichen nur aus den Bewerbungs-

der damaligen N V A ; seit Juli 1991 gilt die Zweite
unterlagen u n d Selbstauskunften.

B esoldungs-Ubergangsverordnung, mit der die Syste-

matik des Bundesbesoldungsgesetzes in d e n n e u e n 11. Die ersten Emennungen erfolgten z u m 1. De-

Bundeslandern eingefuhrt wurde. V o n d e n 50 000 zember 1990, bis auf wenige Nachziigler war die

W e i t e r v e r w e n d e m w a r e n Ubemahmeaktion im Sommer 1991 abgeschlossen.

- 9 0 0 0 Stabsoffiziere, 12. Insgesamt wurden rund 18 000 ehem. N V A -
Soldaten als S a Z 2 u b e r n o m m e n , d a v o n rund 6 00 0

- 15 000 sonstige Offiziere,
Offiziere, 1 1 200 Unteroffiziere u n d 80 0 Mann sch af-

- 14 000 Unteroffiziere mit Portepee, ten. B e i den Offizieren konnte somit nur jeder 2.Be-
werber berucksichtigt werden, bei d e n Unteroffizie-

- 9 000 Unterolfiziere o h n e Portepee u n d ren und Mannschaften hingegen rund 90 % . D e n

3 0 0 0 M a n n s c h a f t e n . iungeren Offizieren wurde allerdings die Moglichkeit
er前ff간딘 t,sich fur die Unteroffizierslaufbahn zu b e w e r -

7 . F 초r die Weiterverwender galten besondere Ent- ben, vor allem, wenn ihr Tatigkeitsprofil N V A eher
lassungsbestimmungen; etwa die Halfte alter Weiter- einem Unteroffizierswerdegang Bundeswehr e n t -

verwender schied aufgrund eigenen Antrages a u s sprach. Mehr als 500 Unteroffiziere mit Portepee
d e m D i e n s t aus. konnten auf diese Weise gewonnen werden.

. 6 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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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U b e r n a h m e a l s 19. D a z u m Zeitpunkt der Auswahlkonferenzen erst
朧출理피惡寒o撚震린Dienstzeitve諒詠約聾리인約蓼 fur wenig e Bewerber die Auskunft der Gau ck -
als S o l d a t a u f Zeit Behorde liber eine eventue璉출 T출竝gkeit fiir d e n Staats-

sicherheitsdienst der fruheren D D R vorlag, die Sicher-
13 . D i e U b e m a h m e als Berufssoldat b z w . die Dienst- heitsuberpriifungen noch nicht abgeschlossen w e r -

zeitverl를릿gerung als Soldat auf Z출리 tiber zwei Jahre d e n konnt출料 린龍d a u c h n u r in Einz출린출犯蒙服 친호출 臺謄tli-

hinaus bildet aus Statussicht d e n AbschluB der perso- chen Mitteilungen iiber die korperliche Eignung v e r -

nellen Integration ehemaliger NVA-Soldaten in die fiigbar waren, mu B t en die Auswahlergebnisse unter

Bundeswehr. A u c h diese Phase ist inzwischen weitge- entsprechende Vorbehalte gestellt werden.

h e n d abgeschlossen.
B e i d e n A u s w a h l k o n f e r e n z e n w u r d e n 3 5 7 3 Offiziere

14. Fiir Unteroffiziere oh ne Portepee u n d M a n n - u n d 6 252 Unteroffiziere mit Portepee fur weite린린는
schaften wurd출 die Moglichk출린 d출r Di출理stzeitverlan- rende Diens淸erhaltnisse ausgew泌린t.Weitere 340 0f-
gerung bereits Mitte 1991 geschaffen; hierfur wurde fiziere, die zwar als Berufssoldat bzw. 1초料gerdienen-
auf Sonderbesttmmungen verzichtet, es sind die der Zeitsoldat grundsatzlich geeignet w a r e n , a u s

Bes tim mun ge n des Berufungserlasses - wie in de n Bedarfsgrunden zunachst jedoch nicht fest vorgese-
alten Bundeslandem - bei einer Weiterverpflichtung h e n w e r d e n konnten, w u r d e n in eine .N a ch n i ck e r -
anzuwenden. Die Antiage w e r d e n sukzessive nach Uste" bzw. nPerspektivzone" eingestellt, aus der her-
Eingang entschieden. aus bei Ausfallen aufgrund ni c h t a u s r a u m b a r e r V o r -

15. V o n d e n r u n d 3 3 0 0 Unteroffizieren o h n e Port-

epe e u n d d e n 800 Mannschaften, die als S a Z 2 sollte.

ub e r no m m en wurden, haben sich insgesamt knapp
2 500 fiir eine Dienstzeitverl詠理gerung beworb출誰; 린as

D i e S o l d a t e n w u r d e n bis a u f die als Berufssoldat

behalte das Ubemahmekontingent gefullt werden

sin d 6 1 % d e s IST. D a v o n w u r d e n m e h r als 2 4 0 0 iiber vorgesehenen Offiziere, 린출ren pers 流Uche Eignung

zwei Jahre hinaus weiterverpflichtet, das sind 96 % erst noch durch den AusschuB Eignungsprufung fest-

d e r B e w e r b e r . gestellt werden muBte, unverzuglich nach de n Konfe-
r출籠z출服 liber das Auswahlergebnis informiert. In die-

Die Bedarfsdeckung bei diesen G r u p p e n w a r u n d ist s e n S c h r e i b e n w a r e n di e individuell n o c h zutreffen-

schwiehg, weil es in der ehemaligen N V A kein d e n Vorbehalte aufgefuhrt.
Unteroffizierskorps g a b u n d langerdienende M a n n -

schaften die A u s n a h m e bildeten. Eine Verbesserung 20. Fiir r u n d 7 5 0 Offiziere u n d 9 5 0 Unteroffiziere m i t

ist inzwischen durch die Einstellung Ungedienter u n d Portepee, die in d e n Auswahlkonferenzen als Berufs-
die Erstverpflichtung v o n Grundwehrdienstleisten- soldat oder langerdienender Zeitsoldat vorgesehen
d e n erzielt w o r d e n . w o r d e n waren, m u B t e n die positiven Auswahlent-

16. Ftir die O b e r n a h m e als Berufssoldat u n d die scheidungen revidiert werden. Die Ausfallgninde
惡i龍d im w를惡e雅更lich출流t

Dienstzeitverlangerung als Soldat auf Zeit v o n Offi-

zieren u n d Unteroffizieren mit Portepee konnte nicht
- Hinweise auf eine Tatigkeit fur den fniheren

auf bestehende Erlasse zuruckgegriffen werden.
Staatssicherheitsdienst (Auskunft des Bu nd es be -

Hierfur waren besondere Bestimmungen erforderlich,
d i e als auftragten fu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

heitsdienstes der ehem. D D R )
Richtlinie n flir die Dienstzeitverlangerung als Sol-
d a t a u f Ze i t u n d fiir d i e U b e r n a h m e als Be r u f ss o l d a t - sicherheitserhebliche H i n w e i s e

vo n A n g e h o h g e n der ehemaligen N V A ( B M V g
- P II 1 - A z 02-06-00/5 - v o m 7.Juni 1991) - gesundheitliche Be d en k e n

bekanntgegeben wurden. - Antragshicknahme des Bewerbers aus pers출nli-

17. Die als S a Z 2 ubernonunenen ehemaligen N V A -
c h e n G n i n d e n .

S o l d a t e n k o n n t e n si ch seit d e m 1 . O k t o b e r 1 9 9 1

entsprechend bewerben. Diese Moglichkeit w 狀rde N a c h Kompensation der Ausfalle aus der .PerspekUv-

von m e h r als 5 600 Offizieren u n d knapp 7 000 Unter- zone" u n d Nachkonferenzen in einigen Bereichen

offizieren mit Portepee genutzt. konnten k n a p p 3 200 Offiziere u n d rund 5 300 Unter-
offiziere mit Portepee fur weiterfiihrende Dienstver-

18. Wesentliche Grundlage fur die im II. und haltnisse vorgesehen werden (s. Anlage).
[II. Quartal 1992 durchgefuhrten Auswahlkonferen-
zen der personalbearbeitenden Stellen waren die Mit der rechtsverbindlichen Neubestimmung der
Sonder- u n d Laufbatinbeurteilungen der Bewerber, Dienstverhaltnisse d e r Offiziere u n d Unteroffiziere

die durch ihre Truppenvorgesetzten im Februar 1992
erstellt w o r d e n w a r e n .

mit Portepee ist die personelle Integration aus Status-
sicht abgeschlossen.

. 6 J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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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m m U r G

wei諒린讀h朧暇d출 識llg출剛출 n z暇9蓮約외i출諒출 Literatur zu ,,Die B暇暇d醫출料리諒 im Einig訓約gsproze출l

(Auswahl)

D I E T E R F A R W I C K (Hrsg.):

E i n St a a t - e i n e A n n e e .

Report Verlag, Frankfurt, 1992

H A N S P E T E R V O N K I R C H B A C H / M A N F R E D M E Y -

E R S / V I C T O R V O G T :

A b e n t e u e r Ei n h e i t . Z u m A u f b a u d e r B u n d e s w e h r in

d e n n e u e n L a n d e r n .

Report Verlag, Frankfurt, 1992

V O L K E R K O O P :

E r b e N V A - E i n d n i c k e a u s ihrer G e s c h i c h t e u n d d e n

Tagen der Wende. 2.erweiterte Auflage 1993, Hrsg.
A k a d e m i e d e r B u n d e s w e h r fiir I n f o n n a t i o n u n d K o m -

m린流ik출狀on, w출ldbr l

小출RG s음料출料묘o料M:

Z w e i A n n e e n u n d e i n V a t e r l a n d . D a s E n d e d e r

N a t i o n a l e n V o l k s a n n e e .

Siedler Verlag, Berlin, 1992

N u m n w 7

- o.a-;ia)-'."-

. .T .7.;.T ;...T '

G e r i c h t e d e r D D R

O b e r s t e s Ger ich t d e r D D R

Zahl der zugeh諒dgen
Bezirksgerichte

Kreu雪를元를氣te

Rostock ................ | 11

Schwerin ..... ......... | 11

Neubrandenburg ........j 14
Potsdam ............... | 16

Frankfurt/Oder ......... | 11

Cottbus ...........,.... I 15

Magdeburg ............| 21
H a e .................. j 23

Erfui't ,................ ] 16

Ger a .................. l l3

s u h l .
l l l f t l l l f l l l l l t l l 8

Dresden ............... | 20

Leipzig ................ | 19
Karl-Marx-Stadt ........ | 25

Berlin ................. . ll

(Stadtgerichte) ........ |(Stadtbezirksgehchte)

insgesamt

15 Bezirksgerichte .... ..| 234 Kreisgerichte

- 6J2 .



Deutscher Bundestag - 12.Wah1periode D r u c k s a c h e 12 / 68 5 4

'"wwws,,

Richter, Staat를議約w還lte 暇約d MilH崙暇taa拓議約w崙lte i約d출r D D R

Ri c ht e r s t a a 拓 a n w 린 撫

O b e r s t e s G e i i c h t l l l l l l l l l t l l l l l l l t l l l l l f l l l l l l 43 (12) 43 (12)
G e n e r a l s t a a t s a n w a l t / D D R l l l # l l 3 l f l l f l f l l t l D l l l

M e c k l e n b u r g - V o r p o m m e m l l f l l l l l l l l l f l t l l f l f t

- Bezirksgericht l t l l l f l l l 3 l l l t l f f f t l f l l f t l t l l (20) | 38
- Kreisgencht l t f l l f l f l l t l f l l t l f l l l l l l r f l f l l t (72) | 150
- Be z i r k s . / K r e i s s t aa t s a n w a l t s c h a f t e n l t l f t l 4 l f l l l

Brandenburg l l l l f t l f l f l l l l f l t l l ☞ l l l l f l l f l l l l t

- Beziiksgehcht t l l l l f l l l l l t l l l l 4 l l f l t l l l f l l t (27) | 50
- Kreisgericht t l f l l D f f l l l l f f l l D t t l l l f l l l 4 l l t l (94) | 217
- Bezirks./Kreisstaatsanwaltschaften l l l f t l l t f f l l

S a c h s e n - A n h a l t l l f l l l l f l t l l f l l l l f l l l l f l t 3 l f f l t

- Bezirksgericht l l l l l l l l t f t l l t l l l l l l f l l l t l l l l 48 (21) | 40
- Kreisgeiicht l 4 f l l l l l l l f t l ☜ 3 l l t l l l l t f l l l l l l l 201 (106) | 212
- Bezirks./Kreisstaatsanwaltschaften t l f t l l .l l l f l l

S a c h s e n f l 3 l l l t l ☞ l l l l t l t t l l l l l t f l l l l 3 l l l l l r l t

- Bezirksgehcht l l l l 4 l l l ☞ l l l r l l t l l l l l l l l l l l l l 8 1 (34)
- Kreisgericht t l t l l l t f l t l t l t l t l l l l l l l f l t l l l l l 293 (157)
- Bezirks./Kreisstaatsanwaltschaften t l l l l l l l l l t t

Thiinngen l ☞ l l l l t l l l f l l l l t l t l l t l l t l l l l l l l l t l t

- Bezirksgehcht f t l l l l l f l l f l l l l l f f l l l t l l l l l l 1 (23) | 42
- Kreisyeiicht t l l l l l l l l l t l t l l l t l f l l l l t l l l t l f l (63) | 163
- Bezirks./Kreisstaatsanwaltschaften t t t l l l l l l l l f

Berlin-ost ................................... l l62
- Stadtgeiicht ............................... | 28 (19) | 40
- Stadtbezirksgehcht ......................... | l 3 4 (92) | 153
- G e n e r a l s t a a t s a n w a l t s c h a f t / B e r l i n /

Stadtbezirk sstaatsanw altschafte n t l t f f t l t t l l f l

Militargehchte l l f l l l l l l t l t l l l l l f t l l l l l l f l l l t l l

M泌린출r피출출b출理w출인조chaft출理 l l l l t l l t t l l t l l t t t l t l l

ins ges am t l l l l l l l t l l l t l l l l t l l l l l l l l l t l l l l l l t l l l 4 9 o l 5 8 o l 3 l 6

- Bezirksgehcht l t l t l l f t f l l l l l t l l l l l f l l l l l l l l 301 (144) | 283
- Kreisgehcht l l l l l l l l t l l l t l l l f l t l 3 l l l l l f 4 l l 3 1111 (584) | 1219

( ) = davon Frauen ') = Stand 31. D e z e m b e r 1989 2) = Stand 1.Juli 1990

''.HuWlf '-'"
' .. . , .. . : ....,.. .....4.:#?._ ,:.f .,..:.;,';(7.!;는ir::..l... .

. . '

...;7=..?:'.:t.;...".... ' . ' . . .. . l . 7 ...T.l ".. :t... ...#t.. ...3..:.. ' . .

Sekretare der Kreisgerichte/Bezirksgerichte In der D D R

Bezirksgehchte Kreisgerichte

Be r l i n - O s t l l f l l l t f l # t t l t l l l f l l f t

Mec kle nb urg -Vo rp omm er n . . . . . . .

Brandenburg l l l l f l l l t l t l l l f t l l l

S a c h s e n - A n h a l t
t l l f l l l l f l t l l f l t l

S a c h s e n
f f l f l l l l f t l t f l l l l l l t l x l

T h u h n g e n f # l l l t l t t l f f x l l l f t l l l

ge s a m t l t l l x l l l l l l l t l l. t l t l l t l l l l o 3 5 l o 7 3

Stand: 1. Juli 1 9 9 0

. 6 5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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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Sekretare der Kreis- u n d Bezirksgenchte n a h m e n - die Entscheidung iiber d e n ErlaB gerichtlicher
di e i h n e n d u r c h G e s e t z u n d a n d e r e Rechtsvorschriften Zahlungsaufforderungen (6 15 Abs. 1 Z P O / D D R )
zugewiesenen genchtlichen Auf ga be n wahr. A n - vergleichbar d e m Mahnverfahren -
jedem Kreis- un d Bezirksgencht gab es einen leiten-
d e n Sekretar, d e r da ni b er hinau s fur die Durchset- - die Durchfuhrung des Aufgebots- u n d des Todes-
zung der ih m 竝bertragenen materiellen, finanzie린en erklarungsverfahrens (S5 136 Abs. 2, 144 Abs. 2
u n d technisch-organisatonschen A u f g a b e n verant- Z P O / D D R ) ,

wortlich w a r u n d die nachgeordneten Sekretare u n d
weitere i h m unterstellte Mitarbeiter anleitete (35 27, - die abschUeBende Bearbeitung der Zivil-, Fami-
35 G V G / D D R ) . lien- u n d Arbeitsrechtssachen (Kostenberech-

Der Aufgabenbereich der Sekretare der Kreis-/ nung, Kostenfestsetzung, Rechtskraftvennerke,

Bezirksgerichte entsprach teilweise d e n e n des Aktenverwahrung),

Rechtspflegers, des Urkunds beamte n der Geschafts-
stelle u n d d e s G e h c h t s v o l l z i e h e r s . - die SchluBv찰諸詠gung u n d Einleitung 출출r s諒피en-

verwiiklichung in Strafverfahren (5 340 StPO/
D e n Sekretaren oblag 狀 . 출 .

D D R , 5? Iff. 1.D B zur StPO/DDR),

- die Auf na hm e von Klagen, Rechtsnutteln u n d
sonstigen Antragen in Zivil-, Familien- u n d - die Vollstreckung rechtskraftiger Vollstreckungs-
A r b e i t s r e c h t s s a c h e n z u Prot okol l d e r R e c h t s a n - titel auf Antrag des Glaubigers (3 88 Abs. 1
tragsstelle (S 11 Abs. 1 ZPO /DD R) , ZPO /DD R) .

Rechtsvorschriften der D D R , die Rechtspflege betreffend, aus d e m Jahre 1990

(bis z u m Beitritt)

Verordnung tiber die Tatigkeit un d die Zulassung v o l l mit Stadtbezirken - v o m 6 .Juiu 1990 (GBl. I Nr. 32

Rechtsanwalten mit eigener Praxis v o m 22. Februar S .283)
1 9 9 0 (GBl. I Nr. 17 S . 147)

Durchfuhrungsverordnung z u m Gerichtsverfassungs-

V e r o r d n u n g fiber die Justitiare in der Deu tsc he n gesetz - Umgestaltung des Staatlichen Vertragsge-

Demokratischen Republik (Justitiar-Verordnung) richts - v o m 6 .Juni 1990 (GBl. I Nr. 3 2 S .284)

v o m 15. M a r z 1990 (GBl. I Nr. 18 S . 171) Verordnung iiber die Gesamtvollstreckung - G e -

samtvollstreckungsverordnung - v o m 6 . Juni 1990
An o r d n u n g tiber die Ge b u h r e n in Registersachen des

(GBl. I Nr. 32 S .285)
Staatlichen Vertragsgerichts - Gebuhrenanord-
n u n g - v o m 19. M a r z 1990 (GBl. I Nr. 20 S . 184) Verordnung iiber die Vollstreckung in Grundstucke

- Grundstucksvollstreckungsverordnung - v o m

A n o r d n u n g liber Buros auBerhalb der Deutschen 6 .Juni 1990 (GBl. I Nr. 32 S .288)
Demokratischen Republik zugelassener Rechtsan-
walte v o m 17. A p n l 1990 (GBl. I Nr. 25 S .241) An o r d n u n g tiber die Tatigkei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gelassener Patentanwalte in der Deut-
Erste Durchfuhrungsbestimmung zur Verordnung 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 o m 7 . Juni 1990
liber di e Justitiare in d e r D e u t s c h e n D e m o k r a t i s c h e n (GBl. I Nr. 4 1 S .625)
Republik (Justitiar-Verordnung) - Zulassung v o l l

Justitiaren mit eigener Praxis - v o m 18. April 1990 Anordnung tiber die TaUgkeit in der Bundesrepublik

(GBl. I Nr. 25 S .239) Deutschland zugelassener Rechtsanwalte in der Deut-

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 o m 7. Juni 1990

Zweite Durchfuhrungsbestimmung zur Verordnung (G B L I Nr. 42 S .664)
tiber die Justitiare in d e r D e u t s c h e n D e m o k r a t i s c h e n

B e s c h l u B d e r V o l k s k a m m e r d e r D e u t s c h e n D e m o k r a -
Republik (Justitiar-Verordnung) - Justitiar-Gebuh-

tischen Republik zur Verlangerung der W a h l p e n o d e
renordnung - v o m 18. April 1990 (GBl, I Nr. 25

vo n Richtem u n d Schoffen v o m 8 .Juni 1990 (GBl. I
S .240)

Nr. 32 S .283)

B e s c h l u B d e r V o l k s k a m m e r d e r D e u t s c h e n D e m o k r a - Anordnung uber die Anderung der Anordnung iiber

tischen Republik uber die Verl출nger린料g der Wahlpe- die Ge b uh r e n fur 린ie Tatigkeit der Rechts코理w초린출
nod e der Schoffen der Kreisgerichte u n d Mitglieder - Rechtsanwaltsgebuhrenordnung ( R A G O ) - v o n l

der Schiedskommissionen v o m 26. April 1990 (GBl. I 14. Juni 1990 (GBl. I Nr. 4 2 S .666)
Nr. 25 S .239)

Praxis v o m 20. Juni 1990 (GBl. I Nr. 37 S .475, Nr. 54Durchfuhrungsverordnung z u m Geiichtsverfassungs-
Verordnung uber die Tatigkeit von Notaren in eigener

gesetz - Bildung von Kreisgerichten in GroBstadten S . 1152)

. 6 J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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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etz tiber die Inkraftsetzung von Rechtsvorschhften Gesetz 竝ber die Inkraftsetzuhg von Rechtsvorschrift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der Deut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gen de n unlaute-

Demokratischen Republik v o m 21. Juni 1990 (GBl. I ren Wettbewerb, tiber das Zugabewesen u n d uber

Nr. 34 S . 357, Nr. 44 S .713) Preisnachlasse in de r D e u t s c h e n D e m o k r a t i s c h e n

Republik v o m 22. Juli 1990 (GBl. I Nr. 5 1 S .991)
Verordnung zur Anderung der Verordnung v o m

22. M a r z 1984 zur B e k a m p f u n g der Ordnungswidng- Zweite Verordnung iiber die Gesamtvollstreckung
keiten - O W V O - (GBl. I Nr. 14 S . 173) i.d .F .der

(GBl. I Nr. 45 S .782)
u n d Erganzung der Ersten Durchfiihrungsverordnung
z u m Einfiihrungsgesetz z u m S t G B - Verfolgung v o l l Erste Durchfuhnmgsbestimmung zur Verordnung

Verfehlungen - u n d der Verordnung zur Bekamp- 출ber die Gesair*vo11streckung v o m 31. 小린竝 l99o

fung von Ordnungswidhgkeiten - O W V O - (료nde- (GBl. I Nr. 5 4 S . 1152)

rungsverordnung) (GBl. I Nr. 29 S .347) v o m 27. Juni Durchfuhrungsverordnung z u m Richtergesetz - Dis-
1990 (GBl. I Nr. 39 S .542) ziplinaiwdnung - v o m 1.August 1990 (GBl. INr. 52

Gesetz zur Anderung u n d Erganzung des Strafgesetz- S . 1061)

buches, der StrafprozeBordnung, des Einfuhrungsge- Durchfuhnmgsbestimmung zur ZivilprozeBordnung
setzes z u m Strafgesetzbuch u n d zur StrafprozeBord-

v o m 9.August 1990 (GBl. I Nr, 55 S . 1249)
nung, des Gesetzes zur Bekampfung von Ordnungs-
widrigkeiten, des Strafregistergesetzes, des Strafvoll- Erste Durchfuhrungsbestimmung z u m Richtergesetz
zugsgesetzes u n d des PaBgesetzes (6. Strafrechtsan- v o m 14. August 1990 (GBl. I Nr. 56 S .1267)
derungsgesetz) v o m 29. Juni 1990 (GBl. I Nr. 39
S .526) Anordnung zur Anderung u n d Erganzung der Anord-

nung liber die T초煉gk출린 린er Rechtsanwalte - Rechts-
Gesetz zur An d er u n g u n d Erganzun g der Zivilproze惡- anwaltsgebuhrenordnung (R AG O) - v o m 15. August
ordnung v o m 29. Juni 1990 (GBl. I Nr. 40 S .547) 1990 (GBl. I Nr. 56 S . 1293)

Gesetz liber die Zustandigkeit u n d das Verfahien der Anordnung zur A n d e n m g der Anordnung 養b e r B 諒 o s

Gerichte zur Nachpnifung von Verwaltungsentschei- auBerhalb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 u n g e n - G N V - v o m 29. Juni 1990 (GBL. I Nr, 4 1 zugelassener Rechtsanwalte v o m 15. August 1990
S . 595) (GBl. I Nr. 56 S . 1295)

Erste Durchfiihrungsbestimmung z u m Gesetz iiber Verordnung tiber die Tatigkeit nach d e m Rechtsbera-
d e n Vollzug der Strafen mit Freiheitsentzug - Straf- tungsgesetz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ge-
vollzugsgesetz - v o m 7.April 1977 v o m 3.Juli 1990 lassener Er l a ub n i s in h a b er in d e r D e u t s c h e n D e m o -

Verordnung v o m 14. D e z e m b e r 1988 zur An d e r u n g
- Unterbrechung des Verfahrens - v o m 25. Juli 1990

(GBl. I Nr. 55 S . 1241) kratischen Republik v o m 22. August 1990 (GBl. I

Verfassungsgesetz zur A n d e r u n g u n d Erganzung d e s Nr. 5 6 S . 1261)

Gerichtsverfassungsgesetzes v o m 5.Juli 1990 (GBL. I
verordnung zur Anderung un d Erganzung d e r V e r -

Nr. 4 2 S .634)
ordnung iiber die Tatigkeit vo n Notaren in eigener

Verfassungsgesetz zur A n d e r u n g u n d Erganzung des P r a x i s v o m 2 2 . August 1990 (GBl. I Nr. 57 S . 1328)
G e s e t z e s tiber d i e S t a a t s a n w a l t s c h a f t d e r D e u t s c h e n

Verordnung uber die Dienstordnung der Notare
Demokratischen Republik v o m 5 . Juli 1990 (GBl. I

(DONot) v o m 22. August 1990 (GBl. I Nr. 57
Nr. 42 S .635)

S . 1332)

Richtergesetz v o m 5. JuU 1990 (GBL. I Nr. 42
S . 637) Zweite Durchfuhrungsbestimmung z u m Richterge-

setz - Ordnung zur Wahl und Berufung ehrenamtli-
Verordnung zur A n w e n d u n g v o n Rechtsvorschriften cher Richter - v o m 1.September 1990 (GBl. INr. 6 2
v o m 11. Juli 1990 (GBl. I Nr. 44 S .713) S . 1553)

Durchfuhrungsverordnung z u m Gerichtsverfassungs- Verordnung tiber die Ausbildung von Studenten, die
gesetz - Neufestlegung der Zustandigkeit fiir Ent- vor d e m 1.September 1990 an den juristischen Sek-
scheidungen in Militarstrafsachen - v o m 18. Ju U 1990 tio ne n d e r Universitaten d e r D e u t s c h e n D e m o k r a t i -

(GB1. I Nr. 4 6 S . 811) schen Republik inunatnkuliert worden sind, v o m

G e s e t z z u r 초nderung des Familiengesetzbuches der 5 .Sept embe r 1990 (GBl. I Nr. 59 S . 1436)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rstes Fami- Rehabilitierungsgesetz v o m 6.September 1990 (GBl. I
lienrechtsanderungsgesetz) v o m 20. Juli 1990 (GBl. I Nr. 60 S . 1459)
Nr. 5 2 S . 1038)

Rechtsanwaltsgesetz v o m 13. September 1990 (GBl. I
B e s c h l u B d e r V o l k s k a m m e r d e r D e u t s c h e n D e m o k r a -

Nr. 6 1 S . 1504)
tischen Republik z u m Richtergesetz - O r d n u n g uber

die Bildung un d Arbeitsweise der Richterwahlaus- G e s e t z tiber d i e Sc h ie d ss t el l en in d e n G e m e i n d e n

schusse - v o m 22. Ju U 1990 (GBl. I Nr. 49 S .904) v o m 13. September 1990 (GBl. I Nr. 6 1 S .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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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n zur Justizreform

D i e T h e s e n w u r d e n v o n einer v o r a l t e m a u s Juri ste n d e s M t - setze, die d e n alleinigen Machtanspruch der triiheren Partei-
n i s t e r w m s d e r Justiz best ehe nden Arbeitsyruppe m i t d e n und Staatsfuhrung juristlsch austormten und gegen deren
.Witgtiedern Dr. Ronald Brachmann, Adethaid Brandt. Lothar Sicherheitsvorstellungen gertchtete Handlungen kntnmalisier-
Ha be rm an n. Dr. Peter Le hm an n. Wo l / r a m Marx, Ernst-Giin- ten. Das schut den Boden dalOr, da O durch dle Justlz 1m Be-
ter s料를f긴 燎를. C e r d Teichter. 燎r. h價料抵 를灰iele, M 리狀 h를 reich d( s politlschen Strafrechts - ab e r nicht n u r dort - a u c h

Treflkorn u n d Heiko Waaiter erarbeitet. Sie sind ein Diikui- Entscheldungen getroffen wvrden, dle, obwohl von den G 를

keit .

u n d erheben keinen Anspruch auf Vollitandic- rlditsit ,Im N a m e n des Volkes" verkilndtt, d e m Bedits- und
Gereditlekeltsemptlnden des Volkes nicht entsprachen.

3. Dl e Jiutlz, die b t s h w als Bestandteil der einheltli由tn

sozialistischen Staatsmacht galt un d wlrkte, w a r keineirwegs
를간 u n s e r e m L a n d voltziehen sich tiefgreifende, radikate V e r -

trei von stallnistischen Denk- und Organisationsstrukturen,
anderungen, in deren Zentrum eine umfassende Refonn des s o n d e m ei n g eb u n d en in die zentralistisch-administrative A u s -
poliUschen Systems dec D D R steht. Diese Bevolution kann lo r mu n g der Geselltchalt. A u c h bel d e n Gerlchten w u r d e eln
nidit ertolgreich sein, w e n n sie "icht auch die Justiz ergreift zentrallstlsches Leitungssystem autgebaut, das Elngriffe in
u n d erneuert. Ub e r a ll ist d a s B e m u h e n d e r a n d e r revolutio-

die Rethtsprechung ermOgUchte.
na r e n E r n e u e r u n g d e c Gcselischaft interessierten Krafte spur-

Durch .Gemeinsame Standpunkte" der zentralen Justiz-
bar. di출 린rsachen der Detormationen der bish출小惡e料 長駱리l- organs wurden Orientierungen fur die Rechtsanwenduna T f o r -

schaftlichen E n t w i c k l u n g a u f z u d e c k e n u n d d a r a u s d t e drln -
g린崙인 dle de lacto als verblndliche Grundlage wirkten. U(n

震출料d notwendig출理 Konsequenzen zu ziehen. Dies w Aufgabe
를출惡零 料 polltlsch Andersdenkende vorgehen zu k6nnen, wu rd en

m u d slch a u d i di e Justiz stellen.
ge Ue nd e rechtliche Regelungen tendenzlell unter d e m Eln*

Neue politlsche; staatliche und wirtschaltllche'Strukturen drudc polltlKher Erelgnltse ausgelegt und BUsgehShlt. D w c h
u n d We g r ic h t un g e n w e r d e n m i t Not wen dig kei t A u s w L r k u n g e n Aii1(itungt0 der zentralen Just1zorgan& wu r d e dalar Sorge
mi l die Justiz, de r e n A u l g a b e n u n d Organisation haben. G e -

getragen, da0 die nachgeordneten Rechtsptlegeorgane elnem
torde린 는출eine tragtihige Ko n z ep린o n U b e r tUie zu r strikten

zentral vorgegebenen Wi U e n tolgten un d das Recht in diesem
Gewahrleistimg -von RechtsstaatlichkeLt u n d Rechtssicherheit Slnne anwandten. Unter Vertetzung der Unabhanglgkett der
u n d z u r Angleldiung der Rechtsordnungen beider deutsdier Rlchter wu r d e 1n polltisch sensible" Angdegenhelten )ut eln-
Staaten zu vollzlehenden Ver in de ru ng en. Eine solche K o n - lelne Vertahren E1n!1uD genommen, der mltunter bls tiin r u r

zeption setzt voraus, zu erkennen, welche Rolle dle Jus tiz
konkreten Anleltung Otxr die zu 구출班ende Entsch心긴ang

bislang- in un s er e m L a n d eingen ommen. inwieweit sie 惡 u r
reidit출. A린ch gl詠린bten manche.Funktio料료re territorlaler P a r -

entstandenen gMellschaltlidien Krise u n d zur Herausbildung tel- u n d Staahorgane, slch in die Rechtsprechung einmischen
einer delormlerten, zentralistlsch-administrativ geleiteten G e - ru'kannen. Derartige S구린kturen u n d Mech龜料umen u n d die
seHsdiatt beigetragen hat. Daraul aulbauend sind dle notwen- Ursachen fQr ihrc AusbreitunU rnussen mit aMer Konsequenz
di를출料 s찰뇌린교찰이gerung출料 諒r 小린출 sdir挑tw출竝출 dULrchzulQh- bewittgt u n d Ihce Restauratlon verhindert werden.
rende, alle Bereiche der Reditspttege erlassende Justlzretonn 4. So wl e ea falsdi 1st, tar Fehlentwldclungen 1n d e r Justtt
z u zl e h e n. alle 1n dlesem Berelch TBtlgen verantwortllch zu madien und-

pauschal zu verurteilen, so haltlos 1st aber a u d i dle Posttlon,

wtrken d(r Justizorgane in) bishe긴資en Staatssvstem die Rl撚t라 StaatsanwUte u n d Notare 히 w E b飜 e a r 流

(iberttaupt kelne Verantwortung, d a sle ja ,nur" - wle ei ihr

1. Gegenwartig sich haufende Erschelnungen, daB Mitarbeiter Auftrag 1st - geltende GesetM, die.sie mcht gemacht haben,
de r Ji脚인2organe diffamiert u n d beleidtgt, la a u c h D r o h u n g e n an ge wa nd t hStten. Elne solche Posltlon ISBt das Span nun gs-

un d Angriften ausgesetzt werden, sind kelne geelgnete Reak- teld zwlschen Rechtanorm un d RechtsanwendungMkt unbe-

tion a u t di e d u r c h a u s 린린k科nziert et n zu s ch a t ze n de Justizent- r(1ck3lcht1gt u n d vtrkennt,' d a B d e m Gea et i e b e n n u r 1m sel-

wldd ung. Ebe nso w i e es unrichtig ist, die Rechtsordn-ung der tensten F a U unmlttelbar das Ergebnls der Beurteilu.ng eines

D D R global mit Unrecht elelchzusetzen, so tabdl ist es auch, konkreten Sachverhalta eittnommen werden kann, s o n d e m

der Justiz i x r m a n e n t e n H ( h t s b r u c h zu unterstellen. Dl e vielmehr entscheldend ist, w a s m a n Im W e g e de r - vor atlem

Uustlzorgane erfdMten den Lhrten durch die geltende V e r t a s - bei der A n w e n d u n g des politischen Stratrechts (2. u n d 8.K a -

s u n g ztigewicaenen Auftragt de r Einhalbung d e r Gesetzllch- pltel de? StGB) verblndlldi vorgegebenen - Ausleguttg a u s

kelt u n d d e m Sctiutz der Staats- u n d Gesellsdiattsordnung zu d e m Gesetz herausllest oder hlnelnlnterpretiert. U n d 1n dle-

dienen s o w l e dle Freiheit, da s triedliche Leb en, die Rechte s e m SpannungsverhMtnls hat es Erscheinungen gegeben, dle

린理d W 3 r d 출 d e r Mensch출料 惡u sch린출zen- Im R a h m찰피 dieses V e r - das Redtt detormlerten u n d tQr die die Verantwoctung Uber-

fassungsauttraUa h a b e n Staatsanwaltschaft, Gerichte u n d 汎o打린리章料 werde料 料린朧. will di( Justiz d e n EmeuenanUsproze蘿

Staatllche N o t a n a t e weit iibei-wiegend nac h b e s t e m 'Wissen glaubhatt vollzlehen, bedart es deshalb, vor allem in Leitungs-

u n d Gewi ssen un v o c ei n e en o m m en aul der Grundta& e dec sel- tunktlonen, auch dilterenziert personeller Verandenmgen.

tended gesetzllchen Be s ti m m un g e n gehandelt u n d entschle-
dc n , w u r d e n d i e w e l t a u s m e i s t e n V e r t a h r e n n a c h reditsstaat- St(1 Ien wert d e r Juitii ati Drftter G e w a t t

lichen Prin간출en. durchgefuhrt und blieben frei von Etn-
flilssen u n d V o r g a b e n Dritter. D a s betrifft nicht n u r die Kia - U m d e r Justiz d e n Ihr in e i n e m demo ltr a tis chen R e d i t s s t a a t

ru n g vo n .RechtMtrertlgkelten u n d Rechtsangelegenheiten aut 'gebiihrenden Platz lutuwelsen, wird Im R a h m e n der Justlz-
zlvll-, tamllien- u n d arbeitsrechtllchtm Ge bi et ,. so nd e m aud i reform dle LOsung tolgender Aulgaben (ur ertonlerlich ge-
dle Aufdeck린린料 린理d Ahnd년料震 von Straftaten d e r allgemeinen halten. wobei alle angestrebten Verinderungen nur Im en를en
Kriminalitat. Zusainmen辰출料蒙 mit 출理der출理 린출諒官출諒dlg를理 Retormen, 1nsb&-

2. Allerdinga k a m es In der Vergangenheit im Bereich der sondere d e r Ve rw al tu ng sr el or m (Landerstruktur) u n d Wi r t -
Justiz auch dazu, da0 Recht und Rechtsprcchung zur Durch- schattsretorm, und all Bestandteil einer langertrlstigen
setzung einer v o n e m e m falschen SicherheitsverstandnLs ge- Rechtsangleichung beider deutscher Staaten gesehen u n d v e r -

tragenen Machtdoktrin miGbrauch't wurden. Durch Verletzung wirklicht w e r d e n kdnnen.
demokratischEr Prinripien der Gesetzgebung kamen, auch a u t 1. Der Justlz ist als Drltter Gewalt iin System funktions-
Justitiellem Gebiet Gesetze bzw. einzelne Norme n zustande, teillgar Machtausitbung ein prinziplell neuer Stel.lenwert ein-
die nicht oder unzureichend d e m Wlllen des Volke s ent- zuraumen, der Ihr ein eigenstandiges, vo n anderen staatlichen
s燎ra란te☞ 기orh출r를출 麗部dil린雇6ssu간震 tm Politb泣ro d출를 s惡D Gewalten getrennto Agieren ewnBglicht. Unter Wahrung der
besUmnUe 'intscheidend den Inhalt von Gesetzen, u n d ihr-e Dominanz dec Volksvertretungen sind Legislativc, Exekutive
Verabschi.-dung durch die oberste V-ilksvertretung, die i h r e r und Jurisdiktion ils von(Lnander getr'nnte T r a i w der Staats-
'.'ertaisungamaOigen Fun kt io n licht lierecht wur de. olieb lor- m a c h t zu begreifen u n d zu 출를출識라ii찰4출料. um '(tinft1g zentra-
燎린-r Zusti料剛린라誇출k,t. Es enLs'anden auf diese W e i s e G e - listisch-admlnistrative S t r u k t u r c n u n d M a c h t m i C b r a u c h z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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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hlndem, die Frelhelt dei tfnielnen un d wlrkllche Votlu- Nc u e r A u f b a u dti GtrlchtitV'ltml
h e c n c h a t t zu garantteren .

Eine neue Verfusunf utttera L a n d a dart (Idi dohalb 1. Z u bllden Ixt *1t Vetfmunfiorsan eln Vtrfauunytytridtt.
nidit n u r a U e l n z u r VolklsouvttlnitSt, s o n d t m m u B slch zu Entsprediend der besondercn SteHung del Vertusunfsferlditi
Ihrer Sldierunf zugleidi zu Reditsstaatlidikelt u n d zu d e m tlnd dle Rlditer diesel fund n u r dlfiei) Gerichtt v a n d e r
d識터출 ve r b u n d駱婦 를피綠피린 피卽 G糾피te친dh料略 b출知料鷺린 Vol k x k u n m e r iu wlhlen. Crundlefende A.utfabe des V * r f u -
Sie sotlte Jeder Cewalt Ihren spezillsdien Platz un d Ihre Gren- (UDKSgerlditi 1st rs. wit Antr*c (Klage) die Veitauuncs-
z e n t u w e l i e n . mtOIfkelt er1*ss*n*r Aeditsvondirltten. elnsdilleOIIdi verab-

2. Dtr Dritten, Im Kern reditspredienden Gew*It (lilt die schiedeter Gvsetze, zu prOfen (Normenkontrotle). W t h r c n d
Auttttx ru. die Elnhaltunf voo Retht u n d Geietz (Qr teder- Ittthtivoftdtr獄撚 識燎 Exekutlve v o m 'Vertusunfs卽리撚t
m a n n zu (ewlh린eB誇린 娘理d die Freiheltssphlre dei elnzelBen *린 切 t mittthoben wenlen kOnnten, m犯諒 ei *l燎 b린a라r-
audi vor Oberxrttttn dc* S t u t a tu xdiatzcn. AtU(*n(l- u n d z e n - der D o m l a u i z der Obtttten Volkivertretung t O t i m S -
Ztdpunkt Ihrer 71t1(ke(t 1st (1er Schuti der ver(*isun(im101( daraut bodtftnken, derft Vertuiunfswldrlfkelt (atxustct-
(uaotlcnen, m m A1t(emt1n(ut dei MentchheltstofUdirttU tea u n d lie *n du PK t u n e n t turOdauverwelaen, d u d m a
朧출賞麗린eun .Gcund' u n d Mcnsdieoredite. Dleae slod du諒h- M l b t t Cber die Au f h e b u i ( dei Ot t e t ia enttchelden mQOta.
w e ( *1i lubltktlre Rcditc. d.h. audi terichtlich e1n)dub*rt Wetttft Au f fa b e a t0r tin Veitu)unc)(edd)t, w t e t-B . die
Redit* auuufeitalten. urn lie voo Ihrer b諒herlgcn Ideolod- 'EnUchtldung tiber Vertusuncibeidiwerden, ttnd - la Aa -
Idien und polltltdien H O U e xu befrelea. Notwendlf 'Ist d l e

tehnunf an dlt Komptttnitn dei Bundeiverta&iunfiferldits .
Schallunc elacr verfu*un(xm101fen Garantle, die d o n Bdr- dcr B R D - zu prQIen und in tlnem entlprtdienden Gtlt諒
(er einen mBelldut IQdceolcaen cerlchtllchen Reihtsickutz ge-
ten ItgUche V.erletzung seiner Redite sldiert (Rethtiwtge- t 2.Die hadute ttthUprediendc Gewalt wlrd Innerhtlti der
裏ar*n린라. Geriditllchtr Reditssdiutz k a n n 리린i IcOnfyg nldit o r d e n W d i e n Gtrlc htibt rk el t d u n h d u O b t n t t Gr ri c h t t u $ -
m c h r nur auC straf-, zivll-, taintUen- un d arb친諒린崙料崙e geQbt. Dle blsherlge SteUunf des Oben ten Gerichti alji Or-
Ant피린enheittn koazentrieren, tondera m u 0 ildi. auC alle gi n derVollukamnK-i-, du dle Reditxprediiuig xu .Ittten" h*t,.
reditlldt (eregelten Btrttcht entKdcen. D e r BQrter m u S 1n 1st all Foltt der Gew)1tenteihinl in Ft*te zu ttellen- D u bt-
( :r Ihn twtrtftenden Rechtungelegenheit das Rtcht haben. trUft e t x m o die- A i u d b u n f de r Autildlt Otxr die V'erfusunu-
eui Gertdit all unibh1n(1ie. *n der Siche tdtAt nicht be- mtOitkelt der TItlgkeft dei Obtrtteo Oettdits (lurch d e n
telllgte u o d nur an Recht u n d Geietz (ebundene Instanz M -

r u f e n zu k O n n e n .
Stut*r*t 撚 ? Ab&l Vert릿unt). Anfeitreb粒피oi識를 .

: ' d M o b m 諒 爵는暇간 unter die v o w Mlnlxterlum der Ju라를
D t m Geridit als elnzhC redvtsprediendem Orfan UebQbrt W t h n u n t h m t n d e

es, in alien' unutrfttenen Rcditua(e1e(enheUea d u letzte Juitlzverw린5린. und tUeiuttutaldit zu
tttUtn -

W o r t zu iprechen; d .h,'gegen jede durch nlchtrlditeclldie O r - Db* OewUirlebtuof der Einheldldikelt-dtr R*chtspre(hun(
朧MM> 露출trottenc Eotsdield린料麗 娘膽識 M a B n a h m e tnuQ dle U를聾- hat tmachlleBllch durth hBdutrlditcrlldie Redttsprediunc ru
llchkeit der 0berprH(unc ducdi tln G*r1dit bestehtn, das dle erto1(en. AUe lillherlfen admlnlxtraUven Formen dtr Leitung
린n(defenhelt 1n tatsldillcher u n d rechtUdiec Hlniicht 燎린峻t der lieditsprechuRf itnd &ufzubeben( Z u prQten 1st tuch,-ob
u n d tOr.dle Beteltltten vtrtilndllch tntsdieidet. Dleser Pcai- ss kOnlUl elner t0r die Rftbtipredtunf vwblndlichen Klcht-,
don tottend stnd kdnttlg iSt' jeoe RedituncelecenlMltea der llnienkompetenx d a O t w n t e n Ge識d>諒 諒eduf. Dle Fu린편간on
Jurbdlktlon zuzutOhrea. die hither v o n ei n e m d e r BeteUlctea
r를漂e deficit dle 0b*rgro0(! Mehrzahl der Streltf漂5 " 7및를를r r를雲t를. D l e -nochptordntttn Gtridite. w a r d e n in Obncl nstlm -
VerwxltUQgioreaoen) -oder v o n Drltten, Jedodi nlchtrtditer-. m u n c m i t d e r d u r d i etne Ve r w al t u nc i r ef o n n zu tchttftnden
lichen O r f x n e n (wl* z..B.-*ozla1verslcheruncsreditl1die Strel- poUttKh-terrltocWtn GI1(derun( tu ordnen icln. An der d l e - .
ttgkdten durch Be sd iw er d tk om mb s lo ne n) endtOltil eatidile- deniBf der 勸린출c를ant 短출친 動綠en sollte dabd I o G
d e a w t f d e n -

Cehaltea w e r d e n , A l i Gcridtte .entee Inst*nz w e r d e n - von-
聾信 G e w l h r u n g gerichtUd燎粒 Reditischutzei In allen Rechts- 린 c h l 流 峰 린 u u u h m e n tbgeschea - u 燎 린撚識 l n dle

M린피린를流撚en .피 o )e라 리n .tunktlotiitthlto 量인dits- Krelsfetlchte, ali Gertchte iwtlftt. lutanz bel We gt aX d e r
s린諒B 4 e"l流脚t u친 이e G 린 출 c 燎鱗ondl uod ma t피出 BezWciterlchte dte neu zu btldenden Oberlandesterlchta tl-
d e r u t auizusUtten. d a 0 lle dle zusltzllchen Rfditaprechuocs- u雌G 린 A 친請n Entich출灰메鱗'tolltt dle Rrvtston vor dcm.
tuttttxn 1n v o U e m Urnltn; u n d 1n a n c e m e u e n e r Zf\t z u e r - '

Obersten Gerlcht mOtlfdi idn.

C
'en Inutande slnd. D a s ba t e h e n d e Gcrlchtsiyitem in seiner 4. Dtt Vertndtmogen Im polltttchen 'Syst(m wwlen (lie
.zeltlfen OrgaoluUoo. S'truktur un d PersoiulxtUfe Q b t

Fnce.oach dw.Penpektlve der puelltdiaftlidien G*r(ditc *ut.
hlertdr nldit die V o n u u e t z u n f e n . . Als Elem ent d(F Mttwlrkung' d(-r Bdrti-r * a der Redtt-

A료zo%漂T雲.語를3및認誇를. 9T請를Tt로를zss를c를및
z u b a t t m m e n . st h tl d e n batten. . .. . . - .

Zu ni ch it w e r d e n die m i t 피p? 麗紅고料welwn Erwel紐Ae Olda gesellKh린인燎e 鷺理燎離Dent w小eth n zu erhal -
d e s (erlchtlldien Be c ht sx h ut z ei xusltzllch ent ata nde ne a A u t - ten, ru O r d e m find f(1i''te1n W l r k e n n c u e F o n n e n zu linden
tab*p der RechUprechung den brdentlldien Gerlditen t u t e - '1st etn wlchtlges Anllegen demokrttticher JusUzentwldclun출
ordnet wer den mOssco. FOr die Elarlchtung weiterer G( - 'Ea m u 0 audi kQntHg Forrntn gebtn, die clne vorgerlchtllche
rlchtizweice bestehen u-E . jetzt u n d la *bsehb*rer Zelt keioe Sditlchtung enn8(Ud(en. . . '

Vonmwtz iuigeo. Dle Entwlcklung wltd ttx-r d*zu ttS&rta 'FOr die Tftlfkelt .von Kontlllctkommlulonen btatchtn .
milMen, (Qr die elnzelnen Sachgebtete neben der ordentllchen keine Voraussetzuncen mehr. A n Ihrer Stetle ilnd in de n Bt-
G<피流組?피譯린 *ptzlelle, eigeiut諒인恥 Ge린流切btrkelten zu trle ben .tar K泌料K晴 .緖b識諒推di出撚婦 Kon麗 ck s流"撚-
sdt린諒라 wle Verwaltun雌L, Arbelts-, Soilal- und Flnan野e-. tuneutellen zu bllden: FOr d(n Ftll ertolfloMf SdUIditung tft
rlchtsbtrkelt Dle Vertellung der ttthttpttttitnden Gtwalt 린c (dl識撚라 .In* mp ni ch n* hm e 'gcclch料撚en Reditu린朧紅ei
*ut wlbftXn린淸e ce린出txzwelge htt den V를린e u d t 0 ( O r dl e vo t tu s e ht n . . " - ' - ' ''. %

venchledenen S*diget)1ete bMondtrt Gerlchte zur Vertd- . D l e Vtrantwortung d a 燎AUter+unu d(r J凉識 '*1i ttn.
를린淸雌 itehen dle mlt (dSQcKr Sachlcunde entidieldcn k8n- Orgaa der R晴린飜린誰聲 臺린駱則理출.d비 R雌雌諒린朧린撚리燎心라 h * t
n e t t .

slch kdttttlg tut (1t( Autgtbtn der Jmtlzverwxltuns 雲린 출를-

u n t e r 騷ochtung der grfenw(린梅諒 Entwldclung hlnsldit- ltttdcen. O a z u zilhlen v聲 린短朧 出e 撚인린dit'Ober 친e. 刻 e M -
IIdi der Reduzlerutlg der Strtltkritte und der beitehenden verriditung det- RedttstiClegeorsuie, dle 'Pcrsona1u((c.1e(en~
MUltlnlolctrtn sollte in Pr1(d*nsze1tcn iut MiltUi-terlthte all heitcn, die GerldlU- und VerwtltuhltOftanllitlon, d1( Be-
elner eigtnen GerlchtibarkeU venichttt werdsn. reitstetlunt fller nuterleUen. ([nuzldten u n d Skon(xnl3chen

H S h * " RediUiltherhelt 1m Re(lKerwesen 1st cm-:chbar, vDnuuutzuncen (Qr die DlemtcrfaUunt der Redib燎婦e-
w e n n da* Gerlcht (wleder) die FQh")ng von H e g i s w m IHan- 'x-Sine. die F O h r u n i d e r elnheitlldien Gettchts- u n d Notxl&tS -
del*-. Vtteuu-. Etth(b*-. Genoili-nschittireiUtcr). let. audi natlstlk und dle 0r(*n1i1erunb der WclterbUdunt.
4< t 출料燎린budii tlb誇料燎晴t. 료nnutretxn 1린 피m elnh인인k理출. 린및 RechUodaitor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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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r t u e n d e Justiiverwaltung. die sich kunltig auch aut dis Einhtltung der Dieiutpflidlten zu kontrollieren. Im R a h m e n
O l M f i t e Ge r ic h t u n d di e Ststt stnw tSts chsl t e n t r e d c t u n d dies e d w Oieni諒릿료인cht 기nd 린e辰만料를찰料 跳린료諸iS. Sle bes di rin ke n

d c r 騷ien린au를기찰인 d e s 雌간理淸犯d撚耐峰 린料t&st피lt. sidi im redittpceditndtn B e r d d i out die .luOere" Art u n d

Juttliverwaltung verwlrldlcht sith durch tachk&mpetente WeiUe der Am ts (a hr un ( (i. B . W * h r u n i der Gerlditskultur.

Anleltung u n d d e n Erla O v o n Ve tw t lt un g sa kt e n 1n F o r m s ' o Il allgemelne Hinwelse au( iQtitt VerfahrcnserledlfunO. C e ( n
Anordnungtn, Vertiltunten u n d Wc ia in tc n d w Ministers. M a O n a h m e n d e r Dlenstaubldit m u 0 d e m fUditer ( U l R e d U

der Bcsdiwerdt zuitehen, Qber dle von elnem SprudikOrper

CtwahrttUtung dcr UsabhSnglsktit dtr Ridttcr zu e n U d i e h l e n IsL

D l e 린?駱unc der Dlenstau雌撚t 出 Beitandtetl der J鵬諒-

E l n zcntralei P r o b l e m d e r Justlzretorm betrlltt d e n A u s b a u vcrwtltunt. die v o m MLnliterlum de r Juttti (eleltet wtrd.

d*r Carantlen (Qr die Un*bhtng1t1cett der RIditer. D a i u m u B 6..D1e Mttwlrkunt der SchSfftn In der RtchttprediUBC

d u In Voctxreltung btfindlldie Rlehtercesetz (He entxdiel- rnuO *n QuJltlt 鷺卽來nnen. Durdl 린및-Sdulfunf voo SdiBC-

denden Grundlacea ichlUen. Dle Rlchter find elnzlg u n d &1- tenterlditen, d.h. vo n SprudikSrpcndiattcn der l.tmtanz.

ltl理 " i d.厄 인erfassung und dle Gcsetze der D D R (ebunden d i e m l t 피料燎 獄撚鱗r lls Vonl施績>諒를 김料朧 ' w 피 @ n

un d entKhelden auf dertn Gnindlaie eitenvenntwortUch Rldittr.und 1 SdiBUen bewtzt u n d tdr dle Vtth*n(Uunt u a d

n*dt Ihrer riditerltdien Oberzeucunf. Entscheldunc In Str*Jtvertthrtn v o n bcsooderer Bedeutuac

l. Dle tachlkht UiwbhSngigktit dts .Rlchtera hat zu (z. B . Motxl) x u i U n d l f slnd, k S n n e n n e u e MB(I1dike1tea .e r -

ilchem, d i O aut eln Gtrlditiverlihren oder eine GerichU- schlossen werden. D I e Tttlglcelt der SdiBtfen bat tldi k Q B f U f

entichtldunt - *uBerh*U) p r o z e u m l e r Rechte u n d Ptllchten - - aut die Ausd bunc der Rcditlpr*dtun('. xu konzcnlrlcrcn. E s

流린籠출피린 E拓蘿린朧 龜雌晴출綠bt wtrd. Eint M順龜流幽識聲 린출朧를料 를린린雌 m u B (esetzUdi (uantlnt seln, diB sle dafdr voo Uirer Arbeit

str*1recht11che:Vertntw(xt1Ithke1t n a c h sldi lichen. Hlns lcht - (relgestttlt werden u n d kelne txrunidicn. tininilcllen oder

lldi der Reditsprechunf unterlleft derRlditer keinen Welsun- sonstlgen perKiollchen N t d i t t l l e h * b e n .

cen Dit[ittvorgesetiter..Empfeh1uneen u n d Hlnwetie. t u t n -

hint1(cn Vertthren sind unzullislc. Abzulehnen tlnd ebeiuo ftfllung un d Aufyaliv i*r Staottanioatttcha/t
Formen .mlttelbarer* EInwirkungtn (z.B. Benachteiligun看

;m Amt); die einen'tnit der Gesetzesblndunx nicht zu vcreln- SteHun* uod Aulltbeo der Staatsaowiltichalt find o e u z u

b m n d e n Dr ud c erzeugeo. .' duRhdeakciL Mft der Sch&tfunf elna uinfnswnden (erldit-
E i 1st mlt der Untbhingiglcelt nlcht .verelnbtr, .wenn der lich en' Rcc htS Khu tza u n d d e r d l m l t T e r t n m d t o e n Gett &JI di-

Rlchter gleidizdttg Mitglled elner Volk-ivartretung o d e f (hrer ke i t ik o n tr o U e d u r d i di e Ge ri dx t e e n t t a U e n bel d e r Stax ts-

Or xa n e 1st oder In anderea F o c m e n (a d e r Arbelt de r Volks- anwaltsdikft die. Ihr blslans. oblltgenden Aulcibca der A U -
veftrttungen ttUiilmmt. E r k t n n ilch In Partelen organllle-

ren u n d tlth pollUadi bttittten. hat tlch dabel Jedodi 를출 蒙린 Oem Pcinzlp der및sttnttHunt folftnd lit uizuitret고
verhtllen, daD d u Vertrtuen In selne.Unabhanglgkelt nlcht d M ( - G e n e n l i t u t s a a w a l t kQnftie nldit tn eh r d淸流t d e m

betintrichtlgt wlrd. Stutsrat u n d dec Volkikxnuner, loodern der Dienitaufslcht
2. O h n e ptrsSnttche UnabhSn를諒粒諒t .der Richter k a n n d c a M l n b t e n d e r Juitlz zu untenttlLen u n d die StutsanwiLlt-

w w l 撚 e . 피崙諒料崙e Unabhln피gk친t nlcht gewXh린핀피린 schaCt In .den Terrttorlen d e n jewclllfea Ge r l d U e a bd i u o r d -
Wtr den. D ) s ertordert v o r allem.dle dletutrechcllche Stellung 를en. Hltrbel tln출 친te vor Verwlbstlndlcung def'Stutnnwalt-
dc* RJdlters durdt Bcru fun g *ut Lebttuzeit 10 abzuslchem, t巖긴t e a M 流 k n f린加ren E린必fn*tn ebeiuo iu pfUIea w l e

d*0 er uich ohne Gelahr 'far itlne Stelluni Retht spredien d l e d e r B R D .

kuin. Dle bllher vortesehene W t h l der ttlthter durdi die
Volksvertretungen ichalCt Abhlnglfkelten. V o r der Berufung. SteUuno u n d Aufgabtn dtr Hotar*
ah .Rlchtec au( Lebeaizett.'Ufollte de r Betrettende zunlchst.

la d u DIeiutverhiltnls .Rlditer su f Probe" berufen werden.
B e l e(aer K e u f u s u n c d( r Stetlung u n d A u t ( * b * n d e r No t a re

讚 e Berufung wtrd - m i t A u i n a h m e (1er Vertm ungir lchte r -
lit zu berQdcsldttlcen, daB die StutUdieh Notarixte bbttng

vom-MInlster der Justlz vottenonunen, der itch tut die Vo.i'-
.ichlige do fUchtetrata all Vtttretungsk&rpendiaft der R l d x -

elnenelts Au1t*txn mi t Gntsdieldunfldiuakter (f.B. die A n -

ter ttOtit o M n u n g u n d Au t h eb u n f v o n Ptlefichaftea u n d V o n n u n d -
sdiaften u n d Entschel dungen. In Erbsdittts- u n d Ntc hl tD-

3. Rldlterlldle U n t b h i n g l g k d t Itt a u c h elne F r a g e d e r
angelegenhelten) u n d andereneltJ der vonorfenden Recht5-

Rlchttrptrianlichktit felbst u n d d a m U 1m w d t e s t e n S l n n e

dei rlchterllchen Eth&s. Bereitsduft un d Bttahigutt& 惡린m
pdege (z- B . Beglaublgungen un d Bcurkundunsen) zu erttU-

t U c h t e n m t m Q u e n be l d e r A u s w a h l d e r Rl ch te r u n d three len batten. Dl e trtdltloneU (1er .FretwlUlten Gerlchtlbttkelt"

挑謁린erun g sU rk e r beachtet verden. Fthlgkeit u n d Berelt-
zugehS識織출출識 린nd 를만린犯출 理출幽출紐組 朧출誇諒諒燎출體 E料拙찰i피찰桃調t

tchtlt del RIchters, ob)ekt1v un d unabhinglg. trei v o n leg-
gen werdcn we t e n Ihrcr Bedeutunc audi wleder in die rlch-

Uchen Weliungen, Wd ru ch en oder Eniptehhmgtn tnderer,
terll초e Ttu린狀諒 피niu必린<m letn. Dit Tatlgkeit d o Not* n

*ber fenauso trel vo n tlgenen Vorutttllen, .Averslonen u n d sollte ddl. *ut. vofiorgende Autt*btn-'et3trt(1ccn. B(-t tlner

V o r e l n g e n o m m e n h e l t e n au u di l l eB U d i n* ch Reth't' und. G o e t z solchen A u t f a b e n z u w e i x i m g w i r e ei mStlldi, die N o t u e la

를撚 출料諒출hciden, s短識 wo출撚디辰he Be撚理露諒料를출料 를燎를 피chterliche die Krebferichte el o z ug U e d em u n d datQr fpezlelle Struktur-

UMbhlnglgkeit. ClaubwOrdlgkelt u n d Autoritit der RKhts -
elnheiten (Ifo txr sku nme r od e r Abtellunc .Notartatunselefea-

p廳ete k雌理料출鱗 料撚r d출諒理 Bestand luben, wenn d更출 를출料諒 lh諒출
heitcn) zu ichatten.

Integritlt dei Rlditers Qber Jcden Zwe Kel erhaben 1st.
D 聲 N출短중 料린諒 beruten u n d 1h朧 피理 No諒r b聲c l流 親 略 L

w l e s e n w e r d e n . O t e D l e a s t m d l d i t sollte d e r Pr t s ld e n t d t s
1. R I d U e料撚e 린料ab桃nt諒加枕 tchUeOt ebenso die m 찰 t 零 -

rlttte Unabhit'nyigkttt d a Rtditen eln. Eln lUditer m u 0 so bc- Qbergeonlnetea Gerlditi )us0twn.

zatilt werden, da0 er audi Cliunzlell uiubhingls 1st tin(t led-
Wtder Elngrltt In seine Reditsposltlon vennlcden wlrd. Die Rollt und Aufgatitn dcr Rtchtianiotltt

blsherlge Beaoldun? wtrd d c m nicht gerecht. Die Entwldclung
v o m SIdierheltsstaJt m m Rfchtsstaat m u B a u d i m t t elner A u i g e h e n d v o n Ihren BerutxpQIdltea w t d i i e n Rolle un(f A u t -

Verbeuerung der soztalen Stellung des Rlchters etnhecgehen gaben der Rtchtsanwglte. Unttr BerQckilditlxung des welter
und daiu fuhren, da 0 das Rlchteramt als hachites juristifdiei t u o e h m e n d e n Bedxrti a n rechBtnwaltlldier TStltlcelt tar die

A m t v a n der GefcLIsdiaft anetkannt und enuprtchend, d .h . B d r g w u n d t(1r tndtrt Auttrigttber (i. B . durch die weitere
bedeutend hBher 출辰잉egeRw詠리亂 官e천린比출 wird. Ein knapptr Au x g ex t a lt u n g d a V e r w a t t u n g s r e d i u , di e E r w e l t e n i n g d e r

Staatihaushilt datt d e m nicht entgegenstehen. PCllditverteidl朧린汎朧출料 린.a ) b출識惡亡晝 w 출린流출를 Er h o h u n g d e r

5. Die RI撚犯r unterstehen dec Diensta라rcht. die Ihre A r z a h l d e r Rechtxa料린料諒 u n d de r l u n e h m e n d t n Speilall-

rlchterllche UnBbhSneltktit jedodi nlcht beeinu.ichtlgen dirt. sierung in three Tlttgkeit. Z u 리 流 e m 1st d * i P린料간p d e r

Dte Dien.itautsicht entreckt slch tut den gesaimen Dienit- 할구en An w인淸t r * h 1 (ttr jeden Aui;.-~itttber u n d die G t w l h r -

be때燎 라略 Rl崙泌料 출辰출 表린流 출린 den der Re燎妨를를撚린 를 lelicunt de r kuntrildten Wahmeh.-nur.t liter Auftrlfe mt t
iu(ehar(.iden Dleiutberelch. Sit hat u n w e l l die Autg&bt. die h諒디atlv루 藍蘿露출露출를理근간를 化린d 露綠前譽her 출uait출를L

. 6 J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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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u r t h ein n e u a G e s e t z B b e r d l e R e d i t s a n w U t e 1n d e r D D R Inbrmationen
tind dle A u C g a b e n d e r Re th ts tn wa lt sd ut t iu erweitern u n d

Ihre Stlb린\Trw린切料裏 惡娘輩料inti鱗 출料. 린피린 Reditunwalt 撚린출 Mit Wlrkung v o m 1.Ml r z 1190 wu r d e die chenollce Akade-
iclbst entfdieiden kS n n e n . in we lc he r F o r m (Mitglled eines nile (dr Staatl- u n d R e d i t i w l u e n i d i a t t d e r O O R Im Z u u m -

K어kg iu nu , 識nw.린t n 호粒緖r PraxLs, 班itglicd tlner Sozle- m e n h a n g m i t d e r N e u b e s t l m m u n g Ihrer A u t g i t x n xu clner
tat) tr 料加출 Tit淸k린출 aus출每및 Di e Vorausse諒린n雌撚 犯를피燎출 Hod udi ul e tar Recht u n d Veruraltunr umgeblldet (vgl. G B L t
Sellutverwaltung U e r A n w t l U c h l l t k B n n t e n du rc h dle Bll- Nr. t S .43).

d u n f v o a R c c h t u n w K l U k u u n e m * u ( L i n d e n b e n e , d c r e n Dle Hodudiule.hat u.a. die Au((*be, . . . .

Vo rx t Sn d e du r d i dle R e c h t u n w l l t e demokr atisdi x u w 출hlen tine jurliUtdie A.Utblldunt durdixutdhren. dtrtn Abiol-

pUoarisdie VcrantwortUchkeH tu betinden. Etn rediBIch zu | idutt und der V(rwt1tungtorg*n1"t1on welttnublldtd;
rexdndes Zulusungiverfahren. welches 1n eifeiwr Verant- z u m wlittntchtltlldien Vorlaut IQr dlc Ge u t z i e b u n f u n d

wortunt durch dle Reditunwidtsdiaft durthrutnhren wlre, andere Entsdieldunfen von St u t io r c u en towle fOr dt* Ar -

sollte allefi B e w e i b e m gleidie MBgllchkeittn gcben. Rechts- belt der *t**t1Ichen Verwaltunt un d der J(ut1(or(*ae belzu-'

tnwtlt zu werden. Voraussetzung soUten nur penAnlldie u n d
h t t n ;

un린雌池tr 綿 挑 r CeMtzgebung' durth 피恥心 v o w 撚 鱗 e
(achUche Bttihlgung. die bn Zulasiungsveftahren ntdiiuwel-

u n d Auttrlte mltzuwlrken.
s e n wire, s d n . A b Rektor'der K o d u c h u l e w u r d e Prat.Dc.ic. Rolt S t e -

d in g nadi seiner .Waht 1m Wlssenschaltllchen R a t bcitititt.

Vcrantuortuno fHr d e n Stratoottiug

Cesetzfebung kann tlch nur la Obcreliutlnuniinc mit der 를蒙-

.7 를淸박vollzug slnd Geii-till'dikett, GereditlgkeU und G l t l d l - tetbditttlldien En tw id c lu nt vollztehen. dle slch nlcht 1n P l l n e

.t vor d e m G e K t z aLs grundltgende Prloxlplen btl der Ver- iwlnttn 娼료1 Jede Frtktlon (uid Jeder Abgeocdne諒 ?雌遣 L

wir kH di un c v o n Stratea mi t Frelheltsentzug. durdiziuetzea denelt u n d unabhlnclf v o n elner PIan unf d u Kecht h*b*o,

u o d dle Hatt-. Arbeltl- u n d Lebensbedlngungen der Strtfte- GesetzesentwOrfe 린雅iuwn蘿en.

f&ncenea entscheldend zu verbesaem. D a s ertordert, d e n
StralTOUzui kQntttf der Justlzvtrwaltung zu untersUUen. Zur Arb*(t 1n PeronulanpclfpfnJitltcn
B l s h e r 蘿eh雌라 린er Stralvollzug r u m Verantwortungsberetdi
d w 識린n短誇출h理流r ISr Iiuiere Angelegenh한및流 狀讓소 娘誰諒識친蘿를 Aui den tngatrtbtm A.ndtrungtn 1n StnAtur und Auffabcn

料r Au料流t Uurch die Staatsanw린流出t L dl.諒och, w t e der Juitizor(*ne i n d u u den vefSndertei)(Anlo(denu(yea dtr

entstaadene Problcme u n d vortebrachte KrtHleen zelgen. 1n d i o c m Bartldt TSHgen' erfeben llch mlt -Notwendltkelt

d l e w Aufgabe nur ungendEend w a h r f e n o m m e n hat bzw. ten. 찰l'.
w a h r n e h m t n konnte. Rechtutaatlidikeit tditleOt etn, de n
Strxtvollzug von Organen, die Kompetenzen 1m Ratimen der FQr kdaltlce Penoiuleatsdieldunfea kBnntn xozlale Hcr-

Stratverlolgung tuiQtxn, itrikt iu trennen. Mlt d e m tlber- kuntt und putetpolltlfdie Blndung kelne Krlterlen teln. t o n -

gang mr.Landentruktur sollte deshalb der Stralvollzug 綠린를
d c m auucUleOUdi Fcdikompetenz, VoUcsverbundenhelt, Aut-

d e m Mlnliterlum tar' Innere Angelcgenhelten fienusgelSst ' rlchUtkett. Inteerltlt u n d LclitungsvermBten. Dte Penon*!-

und den iu- blldenden LtnderjusUiminiiterten .unterttellt tnt인鷺鱗氣릿諒.料 識動소 料m ElnQOsxea poUUscher P*r撚知및 裏를
w e r d e n . te?流t削를cr o린tolsltlonea u.k. vollitindtt ru- 1rennen.

A u c h d e r Volizug der Untersucbungshalt bedart drtngend .Dle Kadenrbdt der zentralen Justlzorfuie ItOt.린識 t6 d e r

gtSttifldier Regelungen, dle den Gerlchten Wtltgebende Kotn- blihtr praktlzlertcp F o r m nlcht m e h r verwlrldldien.

petcntcn bet Entidieidungen in dte sem Bereldi elhrSumen. Im ttiditerbereldi loUten ildi.mlt der WIederelnfQkriinf
der Berufung det Btditer lolgende Sdiwerpunkte der Ftlto-

_ _ _ _ _ - _ = _ : _ _ _ - F nttaibclt ecgetxn:
Au f y a b en der CesetzgebunQ - El nf nh ru n g einea n e u e n Vorbeteltunfidlenstes tdr ?;1ch-

twanwlrter mlt de r MSglldikelt, sle *Is Rlchter k n l t Avt-
.r dte Ge se t tg e bu ng g t U es. solche Strukturen zu schalten, trigs mlt eingeichrlnkten Be(ugz)1uen. tltlf we r d tn iu

dle garintleren. daC' Geietze aut breitester demokrxtlscher laxsen; AbsdiluB dei.Vorbercitungsdlenstei mlt elner PcQ-'
G r u n d l i g t l u s t a n d e k o m m e n . E $ m u 0 m c Selbstvetattndlldl- tung u n d 出e tl撚 >ni撚加諒nde erste Berutung *1i Rl崙
k피출 게출料 c린 d린 린k 露料桃組린料諒라 das' L e b 諒 피燎 M c n - U r uif Pr ob e nadi einheltllchen Krltcrlen, dle Sublektlvd-
sd ie o bttretlenden Ges eti t 1m E n t w u r f u t a d i u m verBtlent- m m weltgehend &Ufsdi11e0en;
llcht. der Bev SU ce nm U zur Dtskusiton untfrbreitet u n d -ln'dec - Sicherunf des bedartsferedtten Elnutzes von Rlchtem aut
v피加加mme r in mthreren Lesungen be h an d諒.w e ?料 p할 Ltbeiuzelt. we n n der vo만種nd K N*崙w撚.拓 t淸l流en
soneUe u n d materielle Von.tissetiimgcn slnd dafdr iu sdi&f- und penOnUchen Beflhlgung orbradit wurde;
len, dt0 die Volkiktnuntr als gesetzgebendes Orga n mlt ih- - Einbeilehunt dei Rlchtetrates biw. Doml nini (!er Ent-
r e n Ft* kt1 on en- ttScktr Stlbst Qtsetigebungsautgabtn wa hr - sdieiihmgen des Batet IQr dle Pertonalerttiditiduntcn txl
n e h m e n katnn. Betarderungtn uiw.;

Innerhtlb dcr Verantwtrtung dcr Keglerung tBr dle Vor- - PrQtung (1er MStllchkelt.der Bewe rbun t der Rlditer u m
bereitung von GesetzesentwOrlen und lar ' dle exekuUve eln haheres A m t (Aux(d)reibun( tretwerd(nd(r PunkUo-
Rtthtsetzuna oblltgt d e m Mlnlstwrum der Justll nur dle Er- n(n 1n der Rtdlttprediunt und Juitlivecwtltung) . . .

arbtltung von Rethtsvonchrttten aut den Rtchageblettn. dte Hlnilchtllch dcr Zulauung zum. jurltUschen H o c h - u n d

加 den Befc h der Gtrichtsbarkeit tallen und dle justlUtlle Faduchulstudlum tollte tngeatrebt. werden; dle btth撚4른
Ttt1(1c(1t bttretten (Justligoetzgebung). Bcl allen 'anderen, Dt1e(1erung ium Hodl- und Fadiachutttvdlum (ufzugebeo
v o n d e n u c h l l c h zuittndigen Organen voiruberetteBden Ge- und elnc plahmMBlKe Berufawerbung elnzutdhren, dle Len-
setltS- und Verordnuntitntwlrten b"chrSn1ct ildi dle Ver- kunt d u n h AuiKhrelbung treler Juttllttelltn i u e r s e t z c n

antwortuni dea Mlnister-lurm der Juatli *ut dle PrUlunl threr und xnstelle de* obllgxtorlschtn Juitlzpraktlkums Im H o d l -

R(chtatann11流加it. d.h. es hit d鱗料t 料n料린Irken. d애 t e 料d 린流i漆u studlum fak터諒ti차 P r a k t l k a anzub teten .

vorgeaehenen rechtllchen Regelungen von den maOgebenden Die koiuequentf Vtrwlrkllchung der Jtutltrclonn wftd
verta&suncsmiQlgen GrundsAtzcn getragen sind u n d sich 1n elnen trheblichtn Mthrbedtrt an jurtstlsch quallUzlerten'
dle RechtsorUnung dea L*inde3 einlulen. K a d e m mit.ilch brlngen. Dle de流피t heranfebl池출諒n Ju린

Di e Ptxnung der G ( s e U g e b u n g aber elntn Zeitrtum 官찰撚 sten kBn ne n bestentallx d e n audt o h n e feglldie Verlnderua-
tOnt Jahren m u 0 aulgtgeben werden. d a sie d w Ertordemii- 를en e n 加犯 h e n d e n B e d a r i a b d e c k e識 憲hi(- b e d t u t e n d e E r w t l -
< u * -.'.nc: '!(x:b1en C( 3 e t w t ) u ng licht gerectit wird a.-vl 딘를料 'crune des jurfattachen Ausbitdungspotctttltta 1st d* h e r notr-

Ctsc'K-iuntsproUtO in unnBtigcr '.Veise 'Uerbiiroii.-ailsiert. 'A-er dtg.

- 6J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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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 e Juitlz B/fO III

1. Zielun識. Wege der Rethtsangleichim靈 tsse des.RedititortschrUtJ oder der Reditsberelnlgung Neu-

belder de u t lc h e r S t a a t e n '.'意를를惡溫漂를s는로譜流證誇
Dle tlefcietlenden, radilulea Um w a ii u n g en In dcr D D R , dle
ru d ( n en te n (relen u n d Ethe tme n W a h l e n In Ihrer G(sc批崙諒 1.4. l a l c n M t l o m l e I m p U k a t l o n e n
IQhrten. haben (Ue Verelnlguac b d d e r deuUcher Staatea uit
린cTUtMOfU rU'pg der praktt識f p撚璉 恥린漆 諒體*nt t 할 D w w t t 晝暇r 친撚린schen E凉h피출 k u 朧 피di 料娘를 출h略출w諒t ln

konunen b t d a ProzeO, tn d e m sldi die Geietlidialt In Uber- d e n europliKhen ProzeQ voUzlchcn u n d h*t zu btrOcktldiU-

w t n d u o t sentr*Uit1*(h-*dm1nlx1r*t1v uu ce to rm te r Mtch*n1l- (en, d a S d d i rwel fouvcdlne Stute n verelnlcen wollco, dle

m e n wil d小 露iuodlafe plunlisUJcher loteraacn u o d 誕린 피피識諒資출출淇裏統 鵬枕雌凉灰r d t r 린N o , 린醫 識看惡露 脚 린 * n d w K

nunxen daiulcntluh n e u toonlert u n d der n*ue Hf ea t un u - vBlkeiTtthUIcher G w m l e n slnd, dte etne Vldzahl nuilUIate-
u o d WI r ti c h *1 U t on n e n ' berrorbrlngt. Dtes e E o t w l c k l u n g nder u n d b料피燎린er vB狀erwh獄崙er Vertrlce mlt 린識t

geht dnhc r mlt d a w tuoehmtnde n Ve tH ed ih mx der D D R tdentlsdien P u t n e m ibgodilossen haben u n d die sdbtt z.Z.

親襲識 린聲 B m , 린識織h die der-Boden 童騷출 린淸 피裏識린諒he d n h e 料 no c h d u r d ) d o e R t i h e 린識MTCttrtlidier Ve rt rl f e mlt cio in -

聲麟識識料凉 郎朧識 紐 der 를凉린린養unt be緖er 廳tuteo m O a d e n d e r v e r b u o d e o ttnd.

w l p L O t e Verelnlgunc zu e i n e m G e u m t i t u t erfocdeft e(ne K U -

綠 料*細h린諒撚 imd'驪린 朧T翼畿跳朧피識識aBt
rung der kotnpllzlerten Probleme der St*ate(lfo1(e In Ver-
trige u n d Baiidnliabkonnaen. die *Idi x u m T e U D*ch Ihrcm

D e r P r c z e S d e r Verelnlcunc der D D R u n d der B B D cdiUeBt -
Zwcdc und Zlel ce(en*e1ti( uutdilleOen, w e n n audi ceaerdl
d*s Prlnzlp tier V e r t n c i k o n U m d U t tdr dle b1*her1(*n ttrrl-

unabhlndc vocn vert*ssunciinUU(ea W e f - (He Antlelchung torltlen Geltunttbtrtldie vMkeiTtchUlcher VertrUe. n u B -

認및譜請溜監請A7認漂流認漂s7 gebllch lit. Etne t B s m f dieser rotte n k * n n n u r e l n v e m e h m -

m e n vortxreltet. btcleitet u n d 피린 e s d d o f u n wt r d e n . 流를를9f淸를를음및請l많를認漂
zlei der Rechtsiogleichunt ist die S d u t f u n c etoer d n h피t- tigeo Ubetpcalung der vOHcerreditlichen Veipfllditunfea b d -

lichen RechtJordnuoC. Oles 1st k d n nu r rechtitechnbdier. * o l l - dcr deut*cher S t u t e n u n d der Festxtdlung, w d c h e Jnner-
d e m etn InhaHUch konipUzierter ProzeQ, tn decu dle Ertah- stutUchen Jteditsvonchrlften zu erluien, z u . k n d c m oder
runcen b d d e r Rt(ht*ordnuntcn produktlv iu vertrbtlttn u n d auOer Kratt zu oetzen tlnd, u m dle ithkte ImientuUldie
'Ur elne Foctentwlcklunt ru n u U e n tlnd- 驪nhaltung VMkerredi料崙er ve零撚識撚린飜 i린識 미di der

L2. Bcditunfleldmnc |I* UaiccttWftt FnmJI ' f\ uk xx tu (ewlhr ldsten .
O I e deuUdi-dtutsche Redltssnflddiunx htt dle F o 1 g ( m n -

Dl t Reditiantlelthunt b d d e r deuticher Staaten llBt *Ich nlcht gen aus d v m tldi entwldcdnden europ&lschen Redit zu be-

流를雲c漂讀雲를를를를漂를iF認i
rBdc린由린geo. D ( r W e g z u m 출班린擊量紐淺en B賦ht 朧lb린 籠紐晴
das Bedit d*r BR騷, w d l dlews 加 게린諒초 T産狀離주 할출r 린h朧

der D D R hxt ilcb Obtr 40 J*hre utl der Gruodlafe dcr von. )m Wlrttditfttbcraldi, b w d t * EG - Re d l t bt.

thr bbhtr verto1(t(n G(it11idi*n*kooiepUon eotwldult ( m d
紐龜理朧 린鶴紐識b 린피린 hi me l蠟 t mlt 출雌識 鷺edit d 燎 .BB蘿 I u -

tanmleafefQhrt w(rden. Dle Sdiattung elner eloheUUchen 로 Grnn린略ende Probleme fdr 친鷗
피 .

BedltKxdnunc b e d u f Uaferer 0berg)ngizdt*a a n d -tonnen R(thtiang1elchimg belder dtutscher Staaten
u n d wtrd nu r dber mehrere Zwbdieaxtutcd xu errelcben teln.
la * f n M l n e n Btrtldien w e r d e n u a d k B n n e n U n t e n d i t c d e Im 惡초 D1fpoi1tioiumB(UdikdteB und -franc o bel der Btdit*-
Sy it c n der rechUIdien R e g d u n t fortbcstehen. uifleldianf

U . BtditunfldduiDf *I* weduelielUffr ProieB Im ProzeB der 기聲피친雌기朧 雌피dtr 출撚璉郵氣er Stuten k m a 출L
vo n u((린製竝en w w d e n , (1a0 tlne alsb린撚恥 voX*Uiid1(e

DI e deubdi-deutiche RcchtianUddiUDX m u B ein wedudJel -
u t t t ProicB des Zu ia mm e朧小*d ue ni b t l d e r Rechttordnun- v린피燎氣찰雌d린雌 挑r b諒린를 Be*諒i和犯me .린燎t 朧諒撚호

u n d audi nlcht ertordatkh'isL. D l e Henttllunt der (t ut -
臺출朧 린 라 竝 피린n txlde Sdtea du 피燎brlngen, w a s Bettaod- Udien EInheit (nuQ nlcht zwlBgend mit elner Reditstlnbett
tell fesuntdeutschen Rechtt w r d e n m u 0 . Du r c h elne elniel'. verb unde n *리料. 靈s 1st mBglldi, d a 0 In beitl mmten Itegelunci-
tlge und unelogexhrlnkte Q b e m a h m e bundeideutichen Ktthta bereichtn audi nach elner tttatlldien Verelnlfunl rechUldie
en bloc ka n n die Rechtwlnhdt nlcht hervorgebrad&L w w d e n , U n t e n c h l e d t (ortbestehen.
(b* 1n der D D R a린 聾*hetu 린淸n Oe bl et w d c m Recht d小

Dai wird vor (IIern ]ene Sachgeblete txtrettcn, dle 1m
B R D 린燎t entsprtth飜간 ver撚挑피諒e gewaduen 인諒, deren Zuge des Ub e r g u g J ru tOderativen Strulcturen oh識린淸朧 v o n
vollitlodlge Urrattlking lingere Zett beaiupruchen wl rd u n d d e n (kdnttlfen) L S n d w n auizutQHen slnd. Dabe l wlpd de r
"orbereltende Aapassvsv- u n d .Obwgangsvonchrltten ertor-

ft- Auch die D D R vert른蘿t fiber Reeelunsen, die t린r 린 n e 淸漂流忘濫B를譜를7l및를認漂
kcsamtdeutsdie Re流諒雌를小鵬雌 Vor b U d w l r k u ng h a b e n kOn . (Art. 701l. G G ) xu lolcen tdn. Sle tttht, d a die e( U ( n te St**t*-
nen. Wenngleldi die Rtchtsantleldiung keln elneltlfer W e g u n d Heditsordmmc der B R D *ut dlcser G m n d l a f e ( e w u h -
teln k u m , 1st jedodi d t v o n luuzugehea, d * Q tlch der ProzeO s e n lit, i d b t t bet d e r E r v b e l t u a t elner n e u e o ( e u m t d c u t -
der Schttlung el a n etnhtlUldien Bedittordnunt unter Do-
pi ln an i d u R e c h f i d * r B R O v o U z l e h e n w l r d .

tdien Verfastuog. wohl nicht zur DiapoalUon. A b w e l d x m t t n

O u Redit der D D R w a r weltgetwnd Ideologlsdi durth-
slnd n u r Im R * h m e n *miuhan()e1nder Vtfe1nb*run(tn d(n1c-

린린朧卽料. uB린 理를피諒 t o e 商h린料崙출 verh班tnl襲출 린短 피撚t
bar, die der D O R (brw. Ihren Lindern) Idr elne (Ibet'gmci-
zelt dle A n w e n h i n g blsherlgen Rcdits ennBglldien.

m e h r (ortbestehen. Gerade jene rechtlldien Refelungen, d l t

*ut du bbherfge Wlrtsdtatmyitan i m d de n monoUthlidien Mlt d e m Obeifang zu-elner tBdertUven Ordounf 1n der

襲黨誤s9蒸識蒸焉M誤
D D R wlrd dle Sdialtung adtquater Strukturcn u o d Orttnl-
utlonftonnen erforderlldi. Anders *1) (m materlellen Kecht,
w o untendiledHche Be gd u ng e n vorent nebenetnander ( d -

und t8der*Uven Struktuwn und mlt der ElntOhrunt der 聾출崙
ten kB n ne n , 1st hlnslchUich de r Organlsatlon d e r it**t11ditti

iltlen M*rhtwii-tsd)ttt entstchen RegelungsbedQrtnlsse, lih. Gew al ten u n d der Ihre TStlgkelt r e g d n d e n Vertahren K o m -

dle dle D D R k a u m e t w u vorzuwelsen hat. Dle D D R wlrd
patlbl린蠟출 anzustreben, 狀綿 b인린출 s諒라e n unte r d蘿讓 蘿출를氣 리朧출r

hler dohtlb vorranglg d u Recht der B R D O b w n e h m e n un d gemeinsamen bundesstaaUichen Ordn ung xuununenlQhren

피崙 軸a ProzeO der RcdiU&n린피流ung am bundesdeutsch燎
z u k C n n e n .

R t t h t orlentleren mO si en . &2. ReditunfleJdiunf &1) auf dle kdnttlce Be巖切를atallui f
AnderenelU glbt a auch elne ganze Relhe von Bereldien, ilcltnde A u t i t b c

1n denen die D D R nber Rege1unben veriagt, dle a iu bewah-
rcn u n d 1n eine gaamtde utsdie Reditsordnung elnzubrlngen -Anllegen (1er Reditsanglelchung kann es nur sdn, das t0r dle
gUt,. i.B. aut Tellgi-bleten des Zlvll-, Famnien- u n d Arbelts- kBnttlge Rechtsgestaltung ertorderllche Re di t hervontubrln-
rtdtts. Zlel der Reditsanglclchung m u 0 es hier setn. die Re- gen un d eln aut dle tSderatlve Entwidclung der verelnten
震괴狀燎g輦i 린린 l Q e r s撚b피a料憲 를린Kh璉兆출理. Eh출 wes출料린tch출r u n d belden doitschen Staaten gwichtetei Bedit zu tdltlten. Dle
er lM He ns we rt a r Vortell 6 e s Rechts d e r D D R v o r al l e m im B e - R 諒 b a ? e凉u린 피리t 卽u인린出油 n流t *uf dle Reg린u硝
rdch der BQrgerbezlehungen besteht darin, da0 es elntacher, sog. AlttSlle und aut dlt KlSrung umstrlttener AtBprOche 를출籠

verst&odUdier u n d d a m l t zugfnglldier ist. P e r s o n e n . ROckabwlcklungen bedarten dort, w o ettocder郎di,
Dle Reditsangtelchunf bletet den slch verelnenden Staaten besonderer ErBrterungen und Verelnbarunyn und mOlsen

dle Ch &n c e xur Redittemcu&rune Qberall dort, w o Im Intw - hler auBer Betracht blelben. AIi GrundMtt tOr dle kOntUte

. 6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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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fhtmiglelduuig *린l短 i諒출출. gelten. daO R e崙및 崙e aut Entwld린娘流朧 린料린 鵬린 de n ei料副핀裏출理 Reg인ant린小nci r 린k
dt- Gru ndl ig e d a r jewrHlgen Kechtsoninung eDtstandea slnd, sldi aux elner Vcreinlgunt ergebenden Konsequenzrr. 裏및淸惡린 -

e粒린撚n bldben u n d 1m KoUbions加린 in A b w i U u n g dir In- laten, m Q x s e n dle wforderllchen M o d a l l U i w n b e s t i m m t u n d -
teresaen t u s z u U l e k h e n slnd. w o notwendig - Anpusungs- und Uberbanesre(e1unben (e-

s*a t加駐 werd는린 se信출麗 린巨schluO flndet dleser Pr o z eB m l t
&3. R f c h m o i l c l c h U Q i tts (e m e l n s a m e Aa Jf * be belder deat- der tOnnUdien BeltrlttserkMrunf der Volkikanimer, el ne m

tt h e r S t * * t e n Au1n*hmegt*ctz der B R D , das Vorbehtlte hlnslchtll* de r
endgOIUtea RethtK-inheit turn Inhalt tubcn k* n n u n d xe-

Elo e T e m Q n t U c e , ms(e wo( esie u n d die Ertxhrunfen u n d B e -
mn td eu ts di e W * h 1 ( n zu d n e r t " n e 1 m * m c n Volkivertretung

d Q r f n U u beldcr deutsdier 'Stuten beraduichtlcende Kedits- v o t i e h t n tO U t e.
ancleldiunf k a n n nidit bn Nebeneinander, tchon (ir nicht Im

린m >lt 蘿auntdeulsdie Vertuxuo惡 出출neo 雌糧諒를燎襲撚주
GtteocinMidtr, ( o n d e m tm tm MIteio*nder b d d e r Settcn .milOte d*l Orundccietx tit (1en Nocmen. die d t n vorllutlien
b e w U U ( t f e r d e c . E i t K d u t dc ih al b einer koar(Hniertcn 2 u -

u m m e n u b e l t b d der Vorbertltunt u n d Renlisierunt der sal
und auf Aurwdtun t zldenden Charakter dei Cnindsesetzei
zum-1nbalt htben, g d n d e n wetdeo. E * lit k1*t*u*td1en, d * 0

die Bed)1san(1eidiUD( gerichteteo M a O o x h m e n . D i ( wedisel- der neue dfutxdie G(sias論撚라 피識 aut d*s Ctbltt der D D 漆
teltife Elobezldninc In ill* Vottx-reltun; vo c Gesetzcebuncs- der B R O u o d BclUnitxaduUnkt. ' . .. .

v o c h t b t n ' w b e wO BS d ie iu w er t . D * die D D K tin V출諸린識 린n출

h n Z u f e de r 'Wirtsdiatts-, W i h n i a f i - u n d Sozialuolon u n d
D 紐 麗entdluof der deutsdieo Einheit tul d촌 출nmdlafe

mit dem' Obc rcu X *u I6der*1iven Strulcturen lauztiistlf elne
des.Art.U G G tchUeCt nlcht aus, elne oeue ce**mtdeutxd)e

Vldithl (dtender teietiUcher B o U n n n u n g t n xuOieben oder
V c r t s m a s zu crarbdteo. mlt dertn In1c(attsetzun( - wl e 1n

i b l o d e n i b z w . in A o l e h o u o f * a d * s bun de sd eu tf die R e d i t zu
Art- M S G G vorcesehen - das Grundgexti seine GQ1tl(1ce1t
verliett.

Neurtgehm(en gelanten muB , wird cie ohne die H i U e bun-
de*deut(di(r Instltutlonen nicht auskonmien. E s gilt, *ul tllen .*惡 구erfUKmciT餓雌朧識e XoJenn)(ea Im 를이단린a 친린 구繫
relennteo Gebieten eine wlfksame Kooperatlon zu tntwlk- tlnlfoni
k d n . dl e Prior Hite n fd r (U( Reditsangleidiuoe ab zu i ti n un e n

u n d tut dieser Grun d1*c e die ertorderllchea M a O o a b m e n ge- Avt d e m W ( ( tur 린eu출諒en Elnhelt m u D t린淸사e流L vor 피ner
m e l n i a m vorzubereiten (v(L d a z u Abt thn . 8). (taaUidien Verelnlgung. dle vertauungfmlOIfe Ordnun s In

der D D R so verlndfrt werden. d * B sle de n Grundsitien elnes
fSdwalen, dem ok raU id ie o u n d sozlalen Rethtxstutes ent-

3. Verfaisungsrechtlidie'Wege und Probleme 辱린출識 기출諒雌uuncsndi린流輦 vor離b燎 출피린 피濯l
- 린e O b e n u h m e der Grundrechte (Art 1 bli 11, 101 bls I郎

.M H M流惡 m i ( der deobdiea 切 B h d t GG ) ;
- die VennifeniDC dc* Sozlal- m i d Reditxitutfprlmlpi;

Dle Retlerun諒駱識論ung votn IS.AprU 19料 卵氣t divon aus, - (Ue EintOhrune d n w bundeastutlldien Ordnunf, dJe )ul

漂惡L른淸漂를誇誇틀G9료9를를c - 語誇淸를G?漂a漂漂및및oalveifasxunf.
wlrtMchen". D*s 辰 ? 挑 *린 雌r von den Beglerun燎ptr幽박 Cle K.o*1iaoo tier Rcflerunctputel린 피할料 bol der < y d -

卽炳aerx-n-Ko*料4svtrtlnbarung, In der 鵬加l略 撚e ,E r
htlt D*utsd i1*Dd * u c h V e r h u d l u n e e n m i t (1er B R B s a t d e r 漂를流請를語z溜로譜崙濫豊票
Granllacge dei Art.Zl O G zQglX t m d verantwortungsvoll IQr entwurt des Ri"i(1(-n Tliches txrQcklldiUgen".
dfe gesuate D D R gleldizeltig zu verwlrklldien". D a s k * n n d u n h d n Pake t v o n verttttunttlndtrndtn oder

Art. 23 G G d e b t voc, diD das Grundgestlz ,1n anderen dle Vcrtaisung Qber1*(erDden Elnitlgeietien (Statttonml-
T e U t n D e u t s d i l t n d U . . . n ( c h d e r e n Be lt r iU in K r a f t xu tet- taUonsgesetz, LttxlererrlchtunfSfesetz, Gesetz zur 聾Mun要
* e n " tit. cine* Vertt理流 燎霧tgerichts u n d elnes RedinunKihofes, Gesetz

pr*tUsch .gewordcn 1st dleser W t g b短氣er'mlt d e m Beitrltt iur Obertragunt von Hohdtsrechtwi *uE zw1xdienst**U1die.
des S t d t o d c t s u m 1.J*ou*r 1657, d o n cine Erklilning xel- tier d e u t s d i e o

nca Landt*(es v o m K.DezembM'.lBSS vortitsglnj u n d (lessen z를喆6then.
Modall鑛諒識 린urch dat Gestti Ober die Eiot1i(derun嘗 雌es Saar- Nur tint WJederlnknftsetxung der yertusung aus 출wi
l u u l d votn 23. D e z e m b e r 1BS1 (BGBl. I S .1011) (eregdt w u r - Jalu-e 1M wlrd nlcht tOr ilnnvoll gehtlten. 'Dtttt Verfusunf
den. E t t * h 친雌 *崙 獄 t w e b e E l 친飾 r u n g b u n d 凉料 c h料崙料 glng 'von .elnem Geteruati zwlsdien VolluiouverhilUt.und
Ititelungen vor. Gewal tent eHun t m s . D t s P r l m t p dcr Rechtxstaatlidikelt der

And(re deutxche Stuten kBnnen Ihren Wlllen tur Ver- Madit durch Tcilung der Gewalten vo n Parlament, Verw*!-
elnltunt mlt dtr Bundartpubllk rur tn der F o r m luOem, die tung u n d JusUz b t durth elne Omnlpotenz del Parlaments
1h r e Vertassun* zullQt. Ble gdtetxle Vet1*iiung de r. DD B Oberdedct Modlllilert und angerelcheit durdi den Verttt-
lleht jedodt weder IQt. dle RepubUk els Carats rodi tOr thre tungstntwurt des 'Runden Titchei Mnnte jedodi die v e r -

Gebletselnhdtcn ekien BeltrlU rur Buixlesrepubllk vor. FOr tassung von 1849 die Ubergangszelt )s\i zw Verelnlgung bel-
den Bdtrltt der D D R btdart es deshalb erst eines ttaatsrecht- 'ler dtutsdier St*aten verfassunisrediUIch auslQllen.
lichen A k t a . d e r dto-B린ttitt r u r B R D cr m 6린l d i t E l n B.eltritt

挑터誇 vor, w e n n m t dieser Cnindlage gtgenSber der 聾 R D . .
elne * u 1 (it1w1Hiter E n t s c h U e O u n f de s V d k e s b e r u h e n d e Bel- 4. EntwicklungsnchtODgen der Rechtsangleichung

流및o漂票9惡를淸r를誇Gs 7 는 :'. a o f elnielnen Ge b le t e n

vc(n bundesdeutxhen Gesetigther - Idr den Beltretenden'ln
출린. N출理驛 麗 M l e n w 린인 崙린 B K h 諒

識識流 (C M t Z t wlrd.

A ( u der KompUzltrtheit u n d d e m U m f a n f der rwlidien R e c h t u n d Bechtsanwendung mdssen In Vorbtreltuni u o d Im
b e l d e n d e u U c h e n s諒리飾 ? 犯料린飾 挑燎proMenie 1린料加B Z u g e d e r Ve re ln lg un g bolder deutsdier S t t a t m eiiMn n e u e n

語流8票를를En. Der BeltrlU der DDR far 漂s7 Stellenwert etlanfen. Das Redit fait In der Vertangcnhelt all
Instrument del Stattes. der sdnerselts als HkupUiKtrument

rtpubUk Wlirdc nlcht automaUsdi die Geltting der gesimttn mo n o l lt h l s dw M*ch組및撚린ung tun(1ertt.'騷鵬 Ilef d u a u f hin-
bundesdcutachtn Reditsordnung nach ttch tleh출피. Art. 23 출G aus, d u R w h t sls Anhingsel des StaaUes zu betnthttn, nicht
姬班 핀린漆出린t抑燎竝麟 구orgeh출간 惡린린린 脚養料라간 d情 流 M $ G r ab e r ats M a B d e r Madil. U m Rcthtsstaatllchkelt u n d Redits-
tul努料峰린流를惡인chk린諒料. 聾lt -B린誇i t拓bedi汎裏린理惡출理 ' k雌料料찰料 im slcherhelt zu eewghrleisten. slnd Leflslatlve, Exekutlve u n d
Vorteld auss ehan delt we rd e n. E l n e t t u t e n w e b e Inkraltiet- Judlkative a竝 v애인綿인하 恥 N 則 短 T譜料r d繫 st鵬燎料燎t
zunf d a G m n d l e w t z e s u n d d n e itltllch u n d Jnhaltllch dlt- tu orgtnlsltTtn, die ildi wediielttlUg kontroHieren u n d be-
ttrenilerte Er w (1 t er u n t des CeltuJigsberddii v o n B u n d e s - g r e n t e n .

Sdetzen flnd mBgUdi. R w l u n g e n der D D R , die tnlt d v m D e r JuiUz, dlf blihcr als Bestandtell der elnheltllchen
Grundcesetz verehlb*r find. )c6nnten tortbeitehen. Solche, Staaumadit gait und wlrhte. 1st In elner iut den Prlnilplen
die Ihm tlltfdlngs dlxnetrKl enKegenstehen, kannten ktlntn der GtWtUenKtlune txnihenden Staatsort)n1i*t1on tin Platt
B d t a n d m e h r hitx-n. 를料桃燎출撚料, 린計 lhr 리를 린卵理린計인기ge$ 部伽 洲린라駱 를切朧t-

A m B e f l n n elnes B린論料諒verlahreni ni ch 린rL 2 3 를를 llchen Gewalttn getrtnntes Agleren ermBgllcht. Dle diltte.
kBnnte elne A b l t c h ts erk1&run( der neu (ewlihlten Volki- 1m Kern redit$pre(tiendc Gewalt hat dle Elnhaltung von Rttht
k*nnner itehen. Dle Wirtschttts-, Wihrunjs- u n d Soiitl- und Gtsetl IQr j e d e m u n n zu gewllhrlelflen un d die FrelhetU-
u n i o n 1*t ct**tavertr*(11ch m l t de r B R D tu vertlnbaren. D x s sphBre des elnxelnen tuUh vor ObergrKten da Stutes iu
md B t e tlnhergehtn mit der Schaffung dec dttar eilordtr- schOtien. Aiusangspunkt und Zlel Ihrer Tltlekelt 1st der
lichen, u n Recht der B R D orlenMerten Rtealungen durch die Schutz dtr vBrtasrunymaOIc farantlerten Grund- und M e n -
Vollultiitencr u n d dle Rttltrunt der D D R . In der welteren schenreditt. D l d e tlnd durdiwet als lubjektlvc Rechte. d .h .

. 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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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 Ctflchttlch einklagbare Rechte auszugestalten. D e m B 祖r - kOnltig keinen Bettand m e h r haben. M111Uotft1*achen tlnd
燎 l피 諒 燎피凉피 l賊천oter m 凉"凉e r R 諒 撚 恥 t t in die ordentllche Cerlditsbarkelt elniuilledem. FOr Dltil-
S t B W letllche Verletiung selner Rechtc iu sichern (Rechti- plinarvtrtthr출라 蘿출朧출n籠ber MUHlran單e린綠피輩출識. t0c die Wte-
wcgeaarantle). Dle VoriuMetiungen datur ilnd idtrittwelse dergutmtchunt ichuldhatt verur**d)ttr Sdildtn und 10r
i u schatten. Streltltkelten *ui d * m Dltiutvertrit (1nd *1( SprudikBrptr-

聾燎라淸理 ln約출諒린細 識料 구歸-Wtttun駐t料k雌諒출歸할피t 燎출加
4.:. N c u o r d n u n t d e r ItediUptlete d1erut(tr1du( btl dtn Truppcn und tin WehrdltniUcnat btlm

Obenten Certcht xu trrlditen. Dle Wfhrdl*nit(er1(ht* wcrdtnOle Redltxanglelchung belder deuUcher St-iaten u n d dle v o r -
Gerlchte enter Iiuunz. als Benilungi- und BeKhwcrde-

ecithtoe Sch*((uni (Bdentlver Strukturen crtordert, dle Initanz (untlwt (vorent) (1er WehrdleiuUenat belm O G . D d -
Rediuptlete 1n d(r D D R neu ru ordnen. Dabel wlrd wtlt-

elne s lu n k tl o n s -

ttn Elnrlchtunc hlt leitwetllgen. Ciurakter. W e n n kOalUt

流7t를 認9idlf 1st dle Sd豈c % E漂및流초5를l및를票o. (efebca

責班H震en R撚氣諒蓼龍린린를간Bt . 출u l구린誇 辰裏震출 撚. 피班인朧料ea
Reditsschutz tu gewthren. O a s bestehende Rechtiplletesyittm 133. Gtrtd\tiorsanlsatloa und Ctitdlruny dll Cirtchtl-
in setner derz린린卽朧 를晴anliatlo린 崙淸uktur u n d P e r s o n a l - l y t t i m i
stlrke besltzt hlertOr nlcht d u r d i w e g die Voraussetzungen.
미 e b 泳 e h e 긴 諒 D 諒 간 諒 w a r d e n kurzfrlx料 n 流 t b鱗린y t t . 린小린.1. Vertusun(i(e린識린 .

w e r d e n kBnnen.- Die Sdialfung elner allen rechtistaatUchen
Anlorderunlen v o U enuprediendea. der B R D *d1quaten
Rechttptlege wln) ertt 1n tl ne m langeren, mehrtre Jahre u m - D O R ein Vert*!xunxi(er1dit tu bHden. In AnlEbnual ma

"9a들漂?9t品aeee betreltenden geaetilldien % 9 w totlte d u Verfmuncsxuidit vor *1tem tultindl蘿

Rtjelunten (G V G . G G G , M G O . StAG . Notarlatsgesetz. Gesetz - dle PrQtung von Rtditivoothctlten; elnidtlleOUih G o e t -

출ber dle KoU eg le n der ReditsaiwSIte) w e n l e n - w l e nachtol- ten aut (hre VertaitungsntDlgkelt (NormenkontroBt),
gend vcrdeutllcht wlrd - den sich a m ciner Neuordnung erge- Strelttillt iwltthen B u n d un d U n d e m , .
be n d en Antorderungen nlcht m e h r gerecht. Sle m d u e n deshalb - die Entsdietduni voa Vertttiungsbesdiwerden .bei be-
aufgehoben u n d durch neu* Bes tlm mun ce n ersetzt, zixnlndest bauptettn Gmndrechtsverletzunfeo,
aber Im notwendlgtn U m t t n g kocrlgiert werden. A u i Unttter - 를E를를Mifiwldrlger Putekn und polltbcher

인 t%및品J漂및淸漂JL治 3 r c 팀 7 8
dl e Er f t h ru n g e n u n d dl e - a u c h w(1terh1n be s t eh e n d en - B e - 料9tc를L를g誇"r請tr초및및및t
sonderhdtea der JusUiMitwlcklunt In der D D R u n d B R D M t B n i h m e a voo Lan dei orf ueo *m ItaOstab der Ltndover -

r e n .

<Ue euro燎료組찰ie Entwld狀un看 c출麗출紅인출 - bauunc u n d |ub*n (Ue Aufgabe, Obef 1*tu1ti1ntemt Verfu .
Jungutreitlckeiten zu entK Kei deo.

4. . l . 를d라恥ng ntUtr G피撚撚如:k誇?
4 3 3 3 . O b e r t t o G c r k h t

A b h B d u出 d:ht*prt(h(-od(-) Organ (n der or린A料撚en 초할
in Vorbtrettunt u n d 1m t u t " dei Verelntgungsproieuea tlnd
意린를출朧d출 린蘿출識料料및祉臺출 G출린출>論Bark리諒朧 피體理撚北熱諒理: 認言및法誇팀t品認認認流誇9流漂
- die VtrttMuntitia-lchtsBtTlcelt, a 竝 orfan der yoUak *mnxr , d u dl* RediUpKthunf xu -let-
- die ordenUlche Geridittbaclcelt tOr ZlvU-, Famillen- u n d t e n " u n d ttna tlnhetyiche Reditun wenduo c durch *U e Ge -

를trtUachen,
richte zu tlchem tut (Art. 13 Ver tmu nc , S 20 C V Q ) Llt *u1-

- dle Verwaltungigeriditsbarkelt, zufeben; D u betrlltt ebeoio dle AuiQbung der Aulfldit Qbtr
- dle ArbOtsgerichtsbirkett,

die Vei-(uiun(imU1(ke1t dtr TitltkeU des Ot x nt e n G e -
- dlt Soiitlttrlchtsbarlceit.

rlditi durdi den St**t*r*t (Art 71 Aba. 1 VettuiuoC.
- 린e Flnanzferlc灰略bMk피L .

Dle blsltoa vosn O b m t m Gtddit prfktlderten Fotnu는
- die Dlenst- u n d Elirengerlditibarkelt.

dtr adnilnbtftttven Anltituns der -Rtditiprtchunt slnd mit
In der anlSngUchen P h u e der Rechtumgleldning wlrd dle

etner rethtuttttUdxn Ordnunf nldit verelnbtr. Auch die fe-
Etiulditung ttsenstind\ter Fachgertchtsbatkeltco w e g e n teh-

tichtiverlaMuntirwhtUdt unktloalerte Klchtllnlcnlcixnptteii
lender ptrsoneller un d msiterteller Voraustttiungen nlcht m 6 g - dei Obertten Gerlchtt tit tbiulehnen mit der Kcxuetiueni,
lldi sein. . d a H die trlasstoen RlchtUnten uiKl B a c h i n w tar die Recht-

D w h a f b werd출料 die m i t elner schrlttw출辰출料 Erwut織r린駱惡
wrtd料料暮 紅린豊출 린鷺r諒加dllche Wlrkung m e h r h*ben kBnnen.

lles gerlchtlldien Reditsschutza zuiitzlich entstehenden Aul- Di( EtnhdUldikeit der Rethuprechunt kami slch knnltlg 誇린출
fabc Q der Reditsprediung l u n S d u t d e n ordentlldien G e - (lurch die Rec ht* pr ech un | t d b i t 1m Wld tn tr elt (3tr R e c h U -
rlchttn lugeo rdne t w e r d e n m d M e n . H l e t 1st bei d e n au l die a u t f a u u n g e n berauibllden. D l e Dleiutaulsldit G b e r d a i
Geci'hte n e u h l n i u k o i n m e n d e n Ang ele gen hel te n - In A b - Oberste Geflcht 1st knnlUt in die v(xn Mlnlaterlum der Justli
w U m g von der derzeitlgetU Praxis - schon I(tzt e l n e K o n -

wahrzunehtnende JuaUzvcrwtltuat zu Qbertracea. -
zennatlon der SpruchkSrptr aut bestimmte. d .h . nlcht alle
derzelt bt i te h en d tn erstlnitanzllchen Gerichte, t.nnittreben. 13 2J . Or e an l MU o n der mlttlertn u n d unttren ordenUlchen

DIesc speziellen SpruchkBctxr kB nn t en die Vorstute t&r die G e @ t e

Sdi att un i elgenitlndlger (E1 ng tn gs -) Gw ic ht t d e r j c w e t U g e n B d d(r Neuocdouni der mltUereit un d unttren Gerlditiliutan-
Fachterichttbarkelt seta. deren Zahl wesentlldi gerlnger seln itn lit - In Abweichung von der in der B R D vochtndenen
k a m i all tn-der o r d e n t U c h e n Gerlchtibarkelt . vientuflgen G U e d e m n g (1er .ortlentlldien Ccrlchtibarkelt -

(Audl in d w B R D , in der es 551 Amtsgerlchte u n d u n t e r 騷erOdalditleung da- hlerzitltnde temaditen Ert*htun-
93 Landgtrlchte gibt. btichrtnkt slch die Zahl der erstlnatanz- 輩출理 蘿曆 elner dreiUullgen Gllederunt der Gerlchtiebenea lat-
llchen 출출더린간e In d e r Verwaltungage피친ltibarkeit *u ( 34. in zubalten. Dle Auttellung in zw*I untttldiltdUche E t w a s s -
der Sozl&Iber1chtsb&rke1t auf f0, in der Arbe1tsg(r1chtsbarkett

피品를c른및를T를o7誇c7o a u C z u b a u e n d e
漂7G雲A譜惡및E流7로97惡誌l를誌
tuch In tbsehbarer Zeit nut. tdiwer v i vetwlrklldien.

業崇를료8료燕蒸業료業
deutiuig blelben kann. ob m a n n u r elne VerwaltuiUsgerlditi-
barkelt m i t untersdiledUchen S p r u c h k B r p e m tOr tllge melne ieit beatehend(n Krdagedchte soUttn gtundittillch *1a ent-
oder twiondere attentllch-rechUIche Angelegenhelten v o r - instamllche Gerlchte - an ihrem (1tn인인ben Sltz und tOr
sieht. od e r o b m a n (leldi elne Autteilung in eine all gem ein e l h r e a bltheritt" Elniugsbertich - crhalten bletben. luch

l및초eine gesonderte Flnanz- und Soilalgerichtsbarkeit vor- 宗a喆로를票a 7 c c a誇른 D 9 r t
D i ( blsher IQr Wlrtlditttsstreltsachen lustandtgen Staat- (ordarllch. Ala Gerichte iwelter Initani kiinnen vorerst wtl-

沿eGerlchtJbarkeit zuin및csn. Ftlr die VerhandLung und ttrhln die Beztrkiferldite tungieren, wobel Im Zufe ((er u n -

Entscheldung v o n Streltllllen tut d w ) Geblet der Wlruchtt t 5및 9 9 f e Zus&mme긴飾runf zu O b피 &d a <차崙諒 n

u n d dei K a n d e l J sind K a m m e r n b t w . Senat e tllr Ha n d t l i -
s a c h e n zu bilden. - 9 T漂e고79J流"認q(Keridit. Elne H - a -

A u w h e n d '.-on d e r (e se n wi r tl g en En tw i dc lu n g k B n n e n die ziehung a n -), 料 ilbergeoren-tM Gericht biw. elne Anidagf
MtlitdratrldtK 'its e1ten$t4ndi(e S&ule dec Gwidtisbtt'keit e간.諒料t 辰燎 ab燎料耐刻wen G어撚t 撚 u친請 를린燎切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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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c 출l린chh피淸臺料uidutza u n d 린<r 출c1v출h라T터린ng des 恥- 린5.{. 料料切irkunp w n chr卵燎消料切料구.Rid狀m
setdlcher. RIdiUrs nieht tnehr tulSisit.

臺1c hlerzulande ttlrkere Elnblndung ehrent刷린lcher RJchler
DIe B a e t t u n t des E1n(an(iier1diU (ein Einielrlditer oder

s 詰 o 認 t a r및雲警L. 7淸c 7 9 2
In die Rediuprcchuni Im Vergldch tur ReditipOcge der B R D
kann 10r clne fesamtdeuuche Ccridit*ver(u)uns Vo r b Ud

K i m m w b e i t t c u n t durdi d e n Elnitlrlditef, vor allem In Zi-
料 u s 加 料 洲 ulr e tln* dlltcrenzicnere 脚 n b 빈撚 u n t th請n-
amtlldier RIchter.' S o solltfn 1m A r b d u r f d i t u n d bei einlcen

vlludicn. find zu prOlen.

- D u Oberseonlncte Gerldit lit (rundsStzllch Beruhinfl.
Famllleoreditsi*燎飜 伸sbesondere in Enl識幽駐聘燎諒綠燎en

u n d Besd iwer dece rldi L E i en ud i ei d tt in. d e r Be se t zu n g m i t
u n d Adoptloiuverlthren) w e l K r h l n S c h B U e n elabezofen w e r -

d r d BerufarlchtcnL
den, w l h r e n d bti uu j er e n Str피a諒인諒린 料 r 린 I a 미 燎 料인l-

- E t w l r d d u R e d i U m l t t d d c - R e v U t o o etn(et0hrt (uutatt
rcdit, auf Ihre Ultwlrkuns verxlchtet werden k*nn.

E-x blihcrittn K*n*t1on). Itevlilonxxerldit Ixt d*s O b e n t e (-2-5. StoattMUialUcha/t
Gelcht, (piter die jeweillUn Bu nd es c버撚氣 D t r Re vi s lo n t-

t*iut enttdieidet In einer Besetzuni von drel oder (Onf Bt- Die blsherlge Stdhing der Sta atu nwa lUd ut t ats elienstln-

린 撚 피 撚 h dlld, .l(-ntr*1 teMlote* RtchttpQeteort*n ka a n nlcht m t h r

t3Jt.t. GIlederuns von Ftthterlditltxrkelten autrediterlulten werden. Etne x*otr*Ux1ert lekltett, Obtr-
n d c h U g e Sta*tunw*1t*di*tt widenprlcht pu o d l e c e o d e n V o r -

Bel der tdirlttwcisen 記고 u미 c e b e n d c r o r d e n t l l c h e n G e - tt cU u ng e n v o a elntr r e d i t a t u U l l h e n Justlz. D1t" E t * * U * n -
린識를辰t始t batebeodcr F a d凜端崙幽tr k인撚 w 피 t n 린 c e w린諒ch>撚 竝t in die Juxtizvenr출uling elnzuordnen. D e r 를e-
*n* 1oc Ihrer Orcanlxatioo 1n d o r B R D zu. f l l e d e m w l n . A u t ner alx tut unw al c m u 0 desh*1b a m setcee bbherlsen Unter-
unterer E b t n e w e r d e n untcr Beaditung de r Konzentration tteUung unttr den Staatuat hertuigelSit u n d in der DIenxt-
Verw*1hmil-, Scirltl-, Arbaitl- u n d Fliunzfeilchte zu ichal- auttlcht d o n Mloliler d e r Justlx untwittllt we r de n . J 3 e n
(e n seta, die n u d c a u i U n c U c h in d e r or de n di ch e n Gerichts- kdnftlgen Un de rj ui tl z ml nb te fi en 1st die DIenstautsldit Q b e r

및를를92.U. . he r vo r ge h e n ' die Stutnnwaltidiaft in d e n L S n d t m zu dbertragen:
Die BchSrden der StMtsanwaltsdiatt sind kOnttig - analog

Ali Gtilthtc rwtlttr Iiatxni tind bcwe11i Obergerichte U n - der Or dn un g In der B R D - wit der JeweUifen Etxn e de n
rurlchttn, deren territori*1cr Zuftindifkeltsberelch sidi an Gerichten beizuordoen, d .h .
den lcdnttlim Ltndcni orlentlertn, nlcht aber iwlngend mit - belm Obcrtten Gt피撚t dle General燎린諒린駱撚nw린諒出피4
d l o e n Qtxrelititlnuncn m u O . - bel lede m Obnlindeacerldit elne GcnK *1x U&t unw a1t .

SoUttn ber린諒 vor der (tu린khen Verclnlgung Fadi暮c- tditlt des Landes.
rlehtibfrkelwn' ceschatlcn werden, w t r t d w e i d b flnnvoll, - b d jedem E1ng*ngtgericht (Krebgeridit) elne Stutsan-
料D 피e vtr린친를eode 료피t der' tttttlldien EIsenstJndl(k피t w a 1 U c h * l L
n o c h jcwcils Otxa-ite Gtrfdittoritne zu (diaften. D i e hBchtt- Dle Auffabcn der SUatsanwtlttchalt find kOnlUf grund-
인識린轉撚撚e Beditsprediuns 紅諒f구 撚inn 'dunh spezklle tltzlldi aul du Strafverfahrea ru besrenzen. D i e Ihr Im Zl-
SpruchkSrpcnchaften dc* (bestchehden) Obersten Gerldlts vll-, FamHien- un d ArbelUredltsverfahren, im Vertthren 震班를
w a h r s e n o m m e n w e편 e t t린撚 a流 e n N' ch pr Oh m t v o n Verwdtungientfdieldunsen
<린린터. G c s e l U d u t t U d i e Gerldite .(vorierlchUlche Sthllch- * o w l사 n d e n 린피識短n Yc r 린燎 讓린流 w e 諒崙 o m m l 편 c 小 料 r

tunx) Sozlalvmldierunc cesetzllch elogertumten - 1n der Fraxls

Die (ot11id)tlU1chcn Gtrldite d a reditsprediende Organe abtr (mr bctdielden Wthrtenommenen Be1u(n1s*e - k6nncn
k S n n e n kOsltlf kelneo B a t a o d m e h r htben. D u lich lo Ihrer 미린淸 m e h r autrediterludteo w e r d e n . M l t d e r * d i라t t we竝 e n

嘗籠디諒撚 tu린린識eo만 惡淸피燎朧理라 게撚출rhin zu erha淸린 Sdiattunc elnet umlasiendea (erldiUichen RechtssdiuUts u n d
iu tBrdtm u n d fdr ttin Wirkt o neut Forme린 tu 찰辰출en 加출

. d e r d a m l t v e r b u n d e n e n Gesetzlldikeltskontrolle du r c h di e G e -

票流誇雲奈r를e및r漂7를s雲및漂誇漂 認료를誌票r7喆喆? sh誇t25른喆o
以출출 s d 린 撚 挑 雌 毒驛雌雌린l出Q '淸린tMut린燎및

' .la-dcn Beb-lebeo soU tcn a n s t e H e d t r K o n n i k t k o n i m l u l o -
t 3 U . FT tt wW Is t Gtrkhtibarkvtt

nen' mit Ihren blsheiigfn Zmtlndlgkdten u n d Befuxalssen
SdiieduteUen tQr die X U r u n c v o n Arbeltsstrdtigkelten D l e b h h e r v o r alle m v o n d e n Staa Qld ien Notarltten u n d

른誇言7漂및o惡認및漂票漂를雷출 von (1er JugendhtUe w*hicen(xmnen*n, (mttt die FreiwlMgt
Gerichtsbarkelt tallenden Antelegenhdten, die Entscheldun&s-

m i i m w od e r Schledsitellen w a h r x e n o m m e n w e r d e n . We it er - charakter tuben, ttnd *u1 die Geridite (zurOck) zu Obertra-
tehende Aulgaben, wle ttc bbher den gescUsdiafaichen Gt- gen. D a s betritlt

rlditea Obertrattn w a r t n (Enttcheldunt tiber Ve rg e he n , V c r - - Nadila&uicdegenhelten,
tehhinien un d Ordn u料리@<k피淸籠, 雪流u를獄流諒피撚un- - Voi-mundwhaltt- u n d PBegschtttSMdien bdr VoUIahtlge
gen), m O Q t e o enttallen. u n d Minderjlhnge, .Ma Bo ab DKQ zur Unterstiltzung der

(-2-t. Sttlluno det Rldtten u n d Cew&hrteistany ttlittr U n - Btern b d der AusQbung des Erzlehungxredits,
- Reglstersadiea (fbnddlsregistei;, Vctelnlguntsregistet, G e -

obhinelpktit
nossenschaftireflster, GQterrtthtsregliter, Sdillfsrefister).

D 1 c bisher'rwar verfassuncsre撚脚崙 d<短切rlerte. a b e r vt d t a c h B d Erw&gunsen, audi (Ue FQhrun g des G r u n d b u d u in dle
unterluttene rlchttrUdie Unabhlnglfkelt 1st kdnltlx itrlkt n i t피漆料流e zua撚린璉知糾 린린dn料崙價L toH諒 惡린崙切친
g e w a h t M x t e n . D l e s a c h l l c b e Un t bh B ng l gk e i t d e s R l d i t c n (1nden,' d a B lldi dle Zuw nin en les uD C des G m n d b u t h s mlt
h a t zu ildiern, d ) C * u C eln Gtrlchttverfahren o d ( r tlne G e - d e m Kataiter tm Bcrddi des Llegenichattsdlfiutei bewihrt
피chtKnUcheldunt - *u0erh*1b prcccsutler Redite u n d hat.und nlcht chaf Gr u n d *utce(eben werde n tolltt. E s m u B
p劉流諒n - ke加피린 Et n H uQ ausgeflbt wlrd. Eine 刷 竝 崙 撚 린 nur gesldiert teln, d*0 du Grundbud i o r d m m g i g e m U Q gelQhrt
d e s s e n n n i B ttrafreditllche Ve rt n tw o rt l ld i ke it e a c h tldi tle- w w 린라린 린출維출撚 量理加r G辰ub출 朧警燎惡hrl린린聲t 紐L B e s t l m m u n -
h tn. a u t f

Dle p e n O n K c h e Un*bh1n(1(ke1t der Rlchter k a n n n u r |uhcben. Redit, die d e m entsegenstfhen, sind

durth Elnf Ohnm g der Lebensteltstellung gesidiert werden. Dle Fdhrung dei Verelnlfungsreebters w u M e bereits
V o r d e r Btsttltunt elx .Rlditer t u t Lebensielt" toUt e d e r durch d u V w e l n l e u n e w x t i d e n KTtisgtrlchten Obettragen.
Betrelteode runSdut in daf DlMUtverhlltntl ,RIchter gilt Dle Registtr 10r private U n t e m e h m e n u n d tdr Unterneh-
P r o b t " b e r u f e n w e r d e n . m e n mit auilSixllscher BetelJifung werden be i m Staatllchen

D i e G w l h r l e l i t u n g rldittrlldier Un a b hS n g (f k e 1t sdd leB t Vertragsgerltht getOhrt. Mlt tdner Obetldhrunt In die 출 r -

tln, d e n RIditer au d i materlel! slcherzuitcllen. E i n RIchter dentliche Gerlchtsbirkelt flnd dtese Reglstec duidi die )t-
m u B to bezahlt werden, daB er audi finanzldl unabhlnflg lit welllgcn Krelsgeridite m i t ru O b e m c h m e n -

u n d jedweder Elngntt in seine RechUposltion vermltden wlrd. De r Wlrkungskreis des Notars lit kQnttle aul Angelesen-
Di출 를i&he諒雪출 臺esokiung wlrd d e m ntcht 朧.recht. D e r Proz를惡 helten der .vorsottenden" RethtspHete, die kelnen Entidiei-
der Vereinigung bcider dtutscher S u a t e n m u B m i t ciner Ver- dungsdiarakter tragen (Beglaublgunix- u n d Beurlnuxlungs-
be3wi料暮 린출를 를출디glen Stell諒料暮 des Richters d n h e인 e린출料 撚nd angeletenhelten), iu besdiranken.
d a z u tilhren, d a 0 d a i lUdit eramt a u d i h i e n u l i n d e aJs h6chstes
juristlsdies A m t v o n d e r Ceinelnxchalt ui e r ka n n t u n d a u d i

4.2.7. NotarviUorcanisation

to, d .h. btdeutend hBher all (egenwirtlg, vtrgQtet wlrd. E s Aua der Radcabertraguni der iur Frtlwllllten Gerldltsbar-

Rlchter tnzoslrebtn. Dinach및請28漂로%票 2 kelt z&hlend출料 린理裏친etenh피출찰流 ln dl출 蘿erldi린k-hc ZusUndi를
kelt tfteben tlch Konsequenten Idr die kQnltlge Not*r1tts-

善漂97Gt誇語漂sar認a98喆
organisatlon. Dlt SUJtlldien Notarlate werden, fo1anbe dleser
Schritt. 린d라 할oUtot en 加L iu料燎dat mit Ihrer den피린蘿cn
o c h H d i e n Zuxtlndlgkelt tortbest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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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 e N o t a H a t i o r g & n l u U o n iit in r i n e m ichrlu weiien Pro - zulegen. w e r untcr w d d i e n Vorau ffett unge n tur Reditxber*-

童諒 린理濾인蘿鶴挑n淸친 der dazu (린h라 d t B d加 s切출인(hen No틀 - tu理를 紐피硝t피 수

elate m i t d t n v a n (hnen blslanf 11bertr)cencn Au l g a b e n mit U m kurttr1*tib *u(h auOerhatb dff D D R zufe lau enen
EntKheiduntlch*c*kter 1n dle Cerlcht* elngthtn u n d die Au(- Rechtsnnwllten h1(iru1*nde W1rkun()in0(11chke1ten zu v e r -

Ittwn der vo n o r te n d e n RechtspClege kQnltlt v o n Notarcn In schaKen, U t elne ReditsvorsdirUt vocrubereKen, dle bd Vof-
피Cenef' Praxll w a h r s e n o m m e n werden. D t b d (st i" prOtcn, Ilefen btithnmter Vor*u縮피惡un(en dle E를인린린unt 피理t* Ba l
ob d * N o U r e In elfener Praxli *o|. N u r - N o t u * o d e r Rediti- roa In der D D R un d du TlUfw erden 1m Zuia mme nwl rke n
anwllt* ml t Not*r1*Ubf(u(o1i (Anwaltinotue) btlttllt w e r - mlt e l n e m In d e r D D R xu(e1u(enen Rtdi tnn walt (ettatlel.
den. Belde Varlanten ilnd d e n k b u ; tle enttprtthtn de n No- Eln 料린諒請n l朧 惡ute 린飜 v繫피n淸un雌proi鱗Mi 刷 할린諒및
t*rl*Uordnun(tn In d e n LlnUern der B R O . E l lollte d e n ktlnt- hendtf Sdirttt wird (He Ge wl h ni n i etncr Oleiutleiltuncs-
t1(e& U n d e m Q b c f l a u e n btetbcn. 1n we lc h tr F o c m d u N o - und' HIedetlanunistrcUwlt *ut (Set 0 m n d 1 * ( e der 1m E G -
tarUt xu orfuilsleren Iit R t i x n Qbtldien N o n n e n seln.

N l c h t in B t t r * c h t k o m m e n St*atl1che N o U f t & t e m i t (1er

uuJdiHeOllchea Zuit1nd1(keit tdr Beurkuadunfea u n d Be- (-Z.9. KfitdtkidiledioeridXibarkeit

(1*ub1(uafeo. De r tdiltditetlchaichen R(httpcechun( zur BeHttunt 출출鵬

고er M이龜r 雌辰 嘗린切출r 인駱鱗 린諒理린蛇加流 린朧紐s u o d un ab - kocnnwtxlellea Reditutrdtlfkelten )ui d e m Wht*d)*tt*ver-
h t n i K e i O r f s n d e r R c d x t s p O e g e 1st kdnttlg v o n d e r L a n d e s - k e h r *o11te k d n l U t etn brelterer R * u m eln fe rl umt w e r d e n .
Juitlzrerwaltui및 f(tr ctnen bat in un te n B 비 流 但 e 친撚 피n<* Blther uatert*cen Stre(M(ke1t*n *ui d e m tnntrea Wk t id u lt l -
Obtrlindttgtflchts) * u C L t b w u i e l t x u IxsttUea. St l n e A m U - v e r M r 料 撚 t린燎 t d e m D朧 R -麗 w h t 린歸찰出혀組識 출晴 를諒龜는
tdhnint u n t e r l l W d e r D1tiut*uts1cht durdi dle Justlzverwal- llchen Vectraii(etiditsb*rkelL D u TStl(kelt(&td da bcl der
tun(. F d r d e o Bereldi einei 0ber1*ndei(er1d)tit)ez1rks (Ind K a n u n e r ICtr A u 0 ( n h * n d e 1 1 m Jahr e 1 0 4 (ebUdetxn ttlndl輦출理
N o t U r i a U k t m i n e r n x u b B d t n . ScMtdigerlditi txadirtnkte sldi bo1(Uch lut d k EntKheidunl

<터린. Re고論蘿諒脚이諒피朧린
v o n RechttltreUllkelttn * u s m l t I n t e m t U o n t l e n W i r U c h t l U -

vertrUen zuiaitKnenhlnfenden RechtJwrhlltnUien.
u n t e r Be r Qd c s lc h Ug u n g d c s e n o r m z u n e h m e n d e n Bf da rt i a n Mtt der AutlOlung der Vertngigertdite u n d der Cbertrt-

rechtianwaltlldw Titlgkelt tOr dle Bilrger u n d tdr tndere 惡ung der Re(htsprediuab auX d e m Gtbltt d a WlrtidiUtU-

Auttraueber, vor * H e m durdi die Einiahrung nurktwlrt-
u n d H* n d e 1 ( r e c h t i * u l d i e ocde o tll chea G t d d i t e lollte d i e

idultHdier Sbruktureo, bedart a der spQcbaren Erh6hun( der Sch1edi(tt1ditib*ikett all alternative StKltbeUetuacnDeUiode

Ani *h1 der ftechtsanwUte u n d dtr z u n e h o w o d e n Speittllsle- audi t0r d e n n&tlooalen Wlrttdttttiwtkehr z u b e U u e n w r e r -

rung (hrer TlUfkelt Gcsldieit wcr den muB . d ( D jeder Auf- den. D t n *per1tUchen Oetebtfihelten des GcKhUtxverkehrl

tr*觀拓er kurztrlftlg d n e n A n w린 t ( d D a Vertrtuen* mlt der unter d e n Bedl nsu nfeo etner m o d t m t n &I*rktwbt(h*tt k a a n

W*hniehtnun( lelner Interessen b e m t t r u c a kuin. D a s e r -
mlttdi der Sdiledifertditibukelt ott m* b beoe r entsprodien

tordert. dle An w a l tf d u l t w d t e r l?er*oneH zu itlrken u n d 1m w e r d t n * Is(Iurdi et n Ger1 dit *Ter f* h ren.

ertordeiUdien M a C e *uch *u0erh*1b der D D R . xu c d u s e n e a DIa Zustlndigkelt dei SdiMtgerlditi k*nn von den Ver-

Zutlditcn llt,證流論誇 der den cetetzUdien An- 漂sL漂選濫漂漂9謂z濫릿需流f 流喆
tofdeninten tendtt, (relen Zug ang zur Re di t sm w aU K ha lt h*t bark dt) o d e r d u r d i Rf c h ti v o n di r K t en (oblltttorltdic Sdiledt-

u n d lalbit eatxdidden kaim, 1n weldier F o c m (Elnieitnwtlt. (eddUibcrkelt) begrQnlet werden. , . . .. . . .. .

Mlttlltd d n e f SozletXt o d w eini-l KoU es lu nu ) er lelne T i - Z u r recbUJdien B e f d u n g der Sdilediferlditibulcelt Ixt es

tlckeit u u a b e n madite. ertorderllcti. Im R a h m t n elner No v e lU e n m f dtr Z P O Rttt-

Mlt der V O Qber dle Tatlgkeit u n d Zul au un c vo n Rediti- tunien zu d e n firozeuualen Vof*uiwtxun(en tilr dle Schledi-

m w l l t e n m l t elgener Pnucit w u r d e ein e n t e r Sdirltt 惡린를
惡출더cht$b출구粒출流 靈린 裏찰朧畿출린 린亂燎를章를bWt w l r d 1m. Re c h諒

Rttonn auf (1em G e b k t der AnwalUchalt getan-.Jedem Be- tnt1eidiun(tproie0 cine Ravtilon de r (elteaden B R O - V o r -

Wtrber,' d e c dbtr die la de r Ver on ln un t (enaaDte a Vortui- .sdiHtten (I 10231t. Z P O / B R O ) t w v t e d e r O D R - S G V O d u r d i

w b u a i e n verlast.-tit 'dec lUthtitniprudi dngeriumt. Red iU - Ec-ttbtltuitt m o d e m e r VocxdtrUten W o w d1( D a U o o d e Sd'lcdi-

anwalt w e r d e a zu .kBnnen. U l e -MSgllchkelt der. Rechti- 雌er1ditlb*rke1t sowle elnc* O a c t z c J xur ElntahruiK .des

(DWt1tlkoHe(1(o, durdi die Selbstzulmung' EtafluQ aul die VNICITaAL-ModeUgesetzes Qber (Ue IntenuUooale fUndds-

Anzahl der Reditunwilte t K h m e n zu kOonen, w u r d e damlt scb1edfcer(dit*buke1t T c x n Zl.Juid.IrES tntettrebt.

출b e r w u n d e n .
4 U . Pr o ze A r ed t i t

Dle Z u l o u u n p z u m Reditsxnw&lt tit Angelefenhelt der
Susflxvnw린撚識裏.l s 紐 $어Ite zunildut noch - auc h nad i B1I- 4J"1. Zloilprozt/lrfdit
du n g der Lloder - b e l m Mlnlater der JufUx verbleiben, d a
vorerst, sdion *us reln praktlschen Grilnden, * n einer Zulis- Auifehend v o n de n n e u zu regelndea gerlditsverfaxiungi-

謂L및r 誇濫l喆로 L誇및t를를로t 誇를流流.&lnd w d t e r g e h t n d e zlvH pro zeu ual e R t "

dertustlnnlnlitcrlen tu Obertragea tdn. ' Zu r Elncllederung der Wtrtsdi*ttsreditiprediunb b t elne
FOr dle Orcankntloa der Re(ht$anwt1tsdiatt u n d iur. No ve Ul em n t der Z P O / D D R *niu*trtben. Bel der AuMtbei-

惡Icherung threr Sttbatvi-rwaltung slnd R(di諒on料이抽詠am- tung 피ner ZPO-NoveUe slnd tiebtn der 'Anderunf u n d E c -

m 燎 를 理 雪린 bHden. Bestlmmte Befugnlue, dle btlher bel den tiiuunt dec *I1ge(ne1nen Vtrtthrttubeitlinmunten (1ea Zivll-
Redits*nw피諒ko體린知n 1*8*0, 피n출 姬r d u lew피淸e Terrlto- proitn鵬 출u撚 vefb*hfen*r*fekuife() rur Du理린綠竝u糾 v o l t

rlum den K u n m e m iu ObtTtragen. So wlrd es den K a n u n e m Wtrtithttt*. und HcndelJsadien liuzuarbelten.
all KSrptrschttten OUenUldien Redits obUegen. dle Intercssen Gletdlltttll dttntt tind BU dte Beitlmmunttn xu txstlU-
allet' RechLsanwlltt d a Terrltorhinu zu vertreten. bel der t'"", die e1nsebU( d e m Schutz *ott*I1ltbcher Betrlebe dltnten
ZulJlsung von Rethttanwtltea mltiuwlrken towle 1m Aultrag oder mlt rechtsstutllchea Verfahre(Ubiuixb1tzea nldit v e r -

認 9 % % t 惡 G 및 로 c % 3 漂誇 L 漂 a
elnbar *辰친.D M b린출撚撚 識친dle Ba피여崙ung der Mltwlrkungs-
rethte Dritter u n d die RO d t n t h m e d a Uotertuchun(ijnind-

dtr Rechtsanwaite u o d 犯 r d 信 獄流撚 u n ( de r Beruttptlldi- satxes, wenoglelch (n der Praxls trotz uoterKhtedUcher A n -
ten xu tragen. D 紐淸h인출피ale GUedenuii der Reditxanw린諒 - satipuokte tdion angenlherte VeitatirenJnuzifnen bcUtehen.
k a m w 料滿諒 피됐h.an der 를識理린婦린미피상n< of辰미辰출출및 tnu麗 D u K u u t l o m v e f t a h r e n t o U t e d u r d i d a R e v b l o c u v c r t a h -

i b e r k e l n a w e g a m l t l h r Ide nt bc h aeln. r e n e n e t t t w e r d e n .

L>를7流9漂9c9G을語en. A b g a e h e n v o n thren Ideologlidiea Obertraditungea, hat
sldi dle g(dtende ZtvtlprozeOofdounc *I* elne QbenldiUIdie,

Im Zuge der Refonnlerunf dei Anwa1tire(hti soll ein ' verstlndHdie - u n d liuowelt durduius vorbtldlufte - ProzeO-
Rechtsanwtltigtaetz entstehen. welches tlch an (1er Bundei- r(hU1cod1H1catton bewlhrt.
rechtMnwaltlordnung orlentlert.

靈理린巨erarb친行料 竝출ebe킨aUs das R料린淸출料린이諒書출bChren- 4.33. Stra/prozeUrecht

recht. Dabel slnd sowohl blxherige Disproportlonen zu besei- Mlt der (eltenden S t P O btiteht eln Gesetz, das (ar jedtn *m .
t諒출理 雌更를 auch R출惡 라린流g출料 를量를 料출린출 vwfah를출汎拓린를출理 린린린 보를를 Stratvertihren BetelUgCen Qb en ch au ba re Rttelungen berelt-
d a a TSttlewerden v o n Rec ht sa nw Sl ten in d e r Wlrtschatt z u hSLt- A i a d i a c n G r Q n d e n sodten auch dle Cesetigebungs-
tretten. artxlteo zur Neufau린린露 der 惡tpo w출壯출를蘿린를hrt 狀料린 출紐露출

A n a l o g bunde ideut schrr R e g e l u n g e n sollten a u c h tln R e c h u - schlosien werdeo. F& U l Ihre Verabschledung IrJolge dcs T e m -
beratungsgesetz u n d eln Beratungshlltsgesetz ausgearbeitet p(a d a Verelnigunfiprozcssei nldit mBlllch Ift, ullte tntt-
werden. Dtea scheldt Inabtsondere ertordetllch, u m kBnttlg itrebt w w d e n , dle dJrln enth-tltenen Regelungivorschilge In
audi 碑리피 裏찰.w料流駱 B린o燎理 dle M찰雌"諒ke料 d 請 R t c h ts- etna (e擺린ntame S t P O eintutx'.iuten.
Ueratur.g u n d Vertretunf zu gewthrleiftea u n d urn exakt (est- Regelungskomplexe der StPO/DDR , die - ungeachtet t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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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謙를린쓸r恒料 Geri崙撚料ruktur - 粒r T 料灰N料ge$ 피간를리料燎駱 t이린e린i流錦 ver拓流料理 朧撚料裏駐淸리諒 간料 린料 료릿D 및료
Stratvetlthrensredit eingebridit werdtn kbnnten \ind toll- l.iMIo. Verfahren jihrlldli. Bcstlllft werden mQOl- ilir Vr--
ten, fi n d In s be s o nd e r e p d l c h t u n g , z u n l d u t Iiu A r b e l t f e l n k o m m e n t u veils: n - t k e n

- dle UbersldiUIdikelt do r Slruktur u n d die Cl ic de ni ni d e r D * m 할피加t*dcuno*lchut; bSr fchuldncr m u 0 kbn!인惡 m를 .를를

濫tpo. 린출d e m 린bla피 de( Stralvr린를린rena en諒를피라및 Aubnerluunkelt (wwklmct un d Hln ema On ahi ne n entffltn-
- die Abfrenxung der VcrlahrenuUdlen, 尊就聘情理 料鱗린출雌 淺 擺籠惡煉燎 u.할친출린朧면린鱗린料k飾 讓리린卵
- die d e n beso nde ren B e s U m m u n g e n z u m At)Iaut d e s Straf- verindert (H 101, 102 ZPO/ DDR) . die P U n d u n f vo n A r b d u .

verfahrens vom)|*ste11ten aUgftnelnen Bestimmuaten ml t loienunttntdtiunt cerefdt un d der Votlltredcuncsidiutz u t l -

Ihrer Ctlt ung t0 r d i e S U d l e n de l Vertahreiu z u m B t w e l t - *b氣撚凜lt iw n 린聲 2린雁湖錢燎撚인출 린鵬 G朧린b淸鱗妻 摘 t狀 린諒量. 讓
rttht. x u m Rtcht *uf VerttMIiung, zu den straf'prozcuua- Zltt-l Z P O / O D R ) b e s U m m t .werdtn. D u u tehtrt audl di*
len Z w a n f s m a B n a h m e n u . t , Ubedegunt, ob kQnttlt du drutullge Mihnvertahren noch

- der Zwelliutuuenwef, ve rt re tb a r w t n w M .

- die k1*re A b g m i z u n i d e r Zuitindigkelten d e r Stnfr edits - Ol e GUublUcrrcchtf (SchuU) soUten n e u b a U m m t w t r -

pQeteortioe- d e n :

W e n n dn疇蘿 裏誠친撚朧龜廳蘿惡朧 諒欄띤k燎 kann. d * B * u c h n(ch de r - 린欄초린tDt 刻識r Sdio Mntr m r Venneldunf v o n Z w a o O -
VcrelolfUDX belder deutsdier StJiten die StPO.'DDR Idr d n e n voHstredcunclkotten *ui elncm elniutlchttndto Dtfem-
및惡 朧 細 t i n b x f c n 露린 t理議 抽 刷獄.料紐朧 피燎耐 린油 N 料 飜 S c h u l d i w r v e 친 d 位
挑 崙 鵬 deutsdien Strafprozdlordaung lortbdtehen k*nn. tt- - Anderuni der Ruitlolfe U 10S ZPO) zubunit*n da ent-
(fbi sidi die Notwenditlceft. - Busgehend von neuen ttrichti- p d n d e n d e n Gltublccrs,
verfusuiKircditllchen Vorfaben u n d *u( G r u n d dcr bei de n - V (
blxberl(ei) .Gesetzcebunfurbelten g e w o n n e n e n Erkennt- k iE*ub* x u m S&aizprei* ((122 ZPO).
n l o e - Innerhalb el o a relttlv kurzen Ze lt nu ms (bis E n d t '
l M O ) d n e S t P O - N o v e U e etni價인崙en. Dlese M 撚 피 紐 錦 H 理

4 J 3 . In io tc tn xr ic ht

U . J L e n t h a l t e n : -Mlt der ZlvllprozeOordnuni v o m IB.Junl 187; ( G B L I Nr. 구
- A n p u s u n g an die ne ue Gerlthtsstmktur - Gerlchtsaufbau S .533) w u r d e die K o n k u n o r d o u n c v o m 10. Februar 1877 auf-

in A t ) t i m i n u n g m i t d o n G V G , gehoben. E s flit die V O . O b e r (lie Ge w n t v o U s t r e d c u i K v o m
.)- Ausbau der Aufgaben u n d Betutnlsse del Gerldits 1m 11. D e z e m b e r 1975 ( G B L W t I Nr. 1 S .5), die nlcht *u1 die In-

Ennltduotiverfthren, solvenz mUtlerer u n d frBBerer U n t e m e h m e n *ui(er)chtet 1st.
- Neutesttltunt dei Rcdits aut Verttidigune. der Stdlunf Dle V O tiber die Ges*mtvo11strednm( 1ft *I* ZwiJdiealDtuoC.

린鱗 출린撚M淸諒n u n d dei Bew린料출燎諒 *린린厄 게린諒晴r R 燎 zunichxt to *\iszub*uen, d*B tie den AnlonSeninteD der Pr*-

_.流3 ilQhning dtr RevlslonansteHe der blsherlgen K a s s a -
xt* entsprldit. Dit to geschttlent K e f d u n f tollte colance be-
ttthen blelben, 雌切 린n n w o 露o副출鱗厄鵬諒撚麟 liudvenzrtdit

린on, erarbdtet w a r d e n 1st. far d*s celt Jab re n Vo n rb e lt e n in d(r
- R e f d u n g e n 를출r dl< 識eaktlon aul 聾린피린撚터諒信출暇 鵬및d 撚 B B D t린린襲諒린 wor dt n 린騷d. D 把襲聾R 린挑諒 인th tn 린拒*tn상를

tlth a a d e m Modell de r B R D 15b 15b u n d 153 a oder aud i setzfebanfurbelten betelllfcn. Dle indere tnCglldie Zwlichen-
. f 1S3 c S t P O / B R D ) orfenUeren kSnnten.

A u s tn'frenzenden. Reditsbezlehungen kSnnen In de n @r를를료를漂誇流를출g를를誇漂沿및
KeditsanUleldiunesprozeO eingebradit werden:. *diitzunf d*r 피린 t b Q 린w B B O nldit tD*hr z e l t c e m U lit.
- Gruodlltze zur Verwlrklidiung von StraJten otine Frel-

無피撫출朧tru라 (.(- M * t e r 1 d 1 e ( B e d h t
- C n i n d s i t z e z u m ."Volliug der U-H&ft aut gesetzlldier

. . . .

_.漂e들料agcn tiber die FOriorge bOr Personen und denC m n d l a g e ,

Schuti der W o h n u n g u n d des Ve nn B fe n s bel Inhaltlerun- 獄n 流피 e m e a . H * o挑 u 撚 d 曆a刻諒천撚red it 1st u n e 泌 를

t e n . lldie .Vor*u**etzun( tHr die Her*utbUdun| na d .TttlfkElt 구출鵬

-Derartlie Reditsvondirltten exlstleren bltltng In der B R D -Untemehmtn, dit den Bedlntunten ()*r.M*rktw1rttAttt e n t -

nlcht. . tpredien. Dle DDB.inuB (eicnvhtll *u( tortteHtndct Relcta-
recht xurtldccretfeo.'Du bttrlltt 1ntbt*ondtre d*l H G B , d u

4 3 J . VtrviattmyiatridttiVtTlahrtn GmbH-Gcaeti, d u Akt)tn|e*eti. D i e u Ge w t z* wu r d en la der
D D B d e n Er f o rd e m ls s e n eioes m o d e r o e n U n t e m e h m e n x r e d i t t

D u Gt St t z O b e r die Z u s U n d l g k d t u n d das Ve r t a h r e n d e r nldit *aKop*Qt. Sie celtea in (1tr voc d t m 8. M * 1 I M i (tlten-

雲 및 t 긴 ? 需 治 9 f B 淸 T % 喆 z漂 den Faisung fort
Beaditlldi lit. tuner, d t 0 die fdr d U Gesdlidiaftirecht

-den ()*rin enthaltenen Verlahrensbestlnimungen au l dle ent- rdevanten Bestlmniunien 린鵬 麗GB .Im ZlvUgttetibuch der
(predieode A n w e n d u n s der ZlvilprozeBordnung. Elne elgen- D D R keine Entsprechung tetunden httxn. D a s gilt vo r t U t m
蘿綠諒璉출 v<t린피撚聰裏ttc1撚撚請린nung g池t ct 를諒諒廳蘿 인 燎 L 10r die O H G u n d die K G . 10r dle 1m H G B vu! dlt Bettlm-
I l o e r . Z m t * n d 1st unbefrledlgend. d a die Kon st dl at lo n 'der m u n g e n d e i B G B 籠린출를 출1c Geidlsdiaft ve t- w id e n wlld, 출틀를r
린tteOlgttn h n Zlvllverfahren ( d e i d i o r d n u n g d e r K e d X s s u b - audi t0r btttlmmte Rtthtltraien In bezub *u1 dle K*p1t*1-
jekte) tiKltn (st all 1m Verfahren zur NadiprOfung von Ver- gesellsdiatten. A u d i hler lit m i t d e m Auaerkraftsetzen 'des
v*1tunt**kten d m Verw*1tungsvet1)hren besteht elnt (olche B G B d u n h d n E1niahnmcibe*etz r u m Z G B cine kom pU zl ene
Gl el ch or dn un t nicht). E s co Ut e deshtlb m i t d e r Elnrlchtung RechtstltUttlon el駱를ttrtttn, 린호출 출unh InkraKxet震朧諒量 린출Il

d n e r etfeiutandlgen Verwaltungsgerlditsbarkelt cine V e r - S 705 t1. B O B 輩린諒燎rethenden Be*tlniniun(en .Qbe rw un den
린린拉耐를p린流拉출편라린린 twch피淸流 料聲린諒 . w e r d c n m린朧 .

4J.1. .Zicanptuollitrtcfcunt in der D D R 1st eln funktloBSWilfei W1rt$ch*tttvertr*tt-
redit xu tdixtten, d*s dea UntenMhinen Vertr*(stre1be1t 朧e-

Im Zwaniivollstredcungirecht m O s s e n die sich v e r l n d e r n d e n w i h r l e d t e t .

Wllttthtlttstrukturen BerddcsldiUtung finden u n d 1m PiozeO FB r belde deutxche Staaten tnOuen hlerfOr wd ts d ie n d
린er Re c ht a an피리撚ung eln (1en m a r k t w l r諒崙피測崙en B t d l n - elnhelUIdie Regelungen gdten. Mlt d e m Oberxuig zur Markt-
<unten entipredieixles Vollstredcuntsrecht gescha緖en. w e r - wlrttdi출tt 氣象t d*s 料출린i 蘿출Itende Vatr*(l(e(etz v o m 2S. M 蘿
den. Dl e Novelllerung der Z P O / D D R erstredtt tlch audi aut 1982 (GBI. I Nr. 14 S .293) t d i K ExistenxberediUnnl verlo-
die Weltertntwldtlung der geltenden Vollstrethungsbeitlm- ren: " 1st autzuheben. Bii zur Schtltung elncr elnhelUlchen
m帳料朧鷺料. 更紐출 聾isposltioiuretht. des Gliublgers sollte stilrk출r RectiUordnung bedarf ts 0ber(*ngxrefe1uneen (vgL 5.1.1.2.).
ausbest*)tet wcrdcn. E r tollte mlt telnem Antrag d e n U m t a n惡 襲u ZIel m u 0 dtrtn besteheo, 린料출凉氣피린k詠鵬 할ertnigsrecht
der ZwangivollitrcdcungsmJOnahnien besUmmen, wobel er (Schuldretht) zu ichtlten. In der Bundesrepubllk wer de n d*zu
雌leldiz피린露 <nlt elner neuen GtbQhrenreeelu料를 Interesslert tegtnwirtlg Vonr btl tcn durdi Oberttbeltung de r betrclten-
w c r d e n inQBtt. eine trtolgloat ZwangsvoUstreckung nltht d e n B e s U m m u n s e n dei B G B vorbereltet
.w諒출를 린 加公피beL 撚u p간料친.를, 動 廳피的 피制理리l恥 린料출約p

4.1J. Ztcllr.chl
ttellune blt iur BrtQllung des gesamttn Anspruchs tu tQhrcn
htt, 1st *u1iu|(ben. D c r Antrag )ut Einie1vo1.1stre(kung 1st A u ( d e m Geblet des ZIvllredlts tollte d u Z G B de r D D R all
w l e d e r z u z u l u s e n . Redit IQr den Bereleh der Bdrterbezlehunfen zunichit beste-

z 린를린行料 1st dle E m f O h r u n g d燎 尹unktlon des Ge간다린L hen 削이btn. D u ertord를린 피料 b피이料 Nove撚營린ni 린醴 露출-

vollzlehers t0r die RSumungsvollstreckung tind die Vollstrek- s e t x e * unter folfenden Gesldrtipunkten:
k u n e 1n Sachen. - Aufhebung der Prlimbel u n d *I1er allfemelnen Autgtben-

Dt e M o v e t U e m n g dtr Z P 0 ( D D R . solltt auch (Sit T r * g ( tln- 料 聲 m 출 科 u n d Qen era lkl xue ln , dle iu ( dle Welt ere ntw lck -
ichlleOen. ob cs erlorderlldi 1st, dle eldesftatUldie Vtnldie- luni der lozltlistlsdien Gtsellsdiaft, Mof*1 uiw. Btiut
ni n g (Otfenbarungseld) wledtr eliuufilhren u n d 1m dalQr 출를찰 n e h m e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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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Chebunf aller RettiUvorsdiritten, dle Sonderrebe1unm (.(.(. Artx ltir tcht

t計 料崎i린l친犯油燎e 副卵기拉綿 飜撚친犯n.
D e m Soililitittprlnilp (oliend 1st durch dle D D R tbtotlchern.

tm Berelch d d Vertrafirechts llnd i u m K*ut eciln- 識리> der 流nnd悟리約朧賜출린撚 蘿구린綠h라피班피 料lrd. 聾리 料i찰ir
tende Re sd un fe n unter den Ceilchupunkten d(i Ver- e r r e l c h e n der Vol池M찰린를라雌린嗚t 鼻行린 支rbtt諒施린撚릴諒t*料린출-
br au di en ch uu e s v o n u i e h e n (Alltemetne Geich11(tlbe(11nt"n- nahmen und eln Syitem der Arbtltilwnvenldienini un d
(en. K*ust(Ir(e*ch1[te und Abz*h1un(steichane). -untentOtiun* zu tchttten. In der Ubercui(s()h*)t lollttn bt-

린挑를 d e m 養eb紐t 출출雪 料루雌라料料聲imittrtdt緖 燎仙출 l料린婦 蓼聾R relti dlt bundesdeuudien Refelungen d u kotlekUven Arbelts-
(Qr elne tbiehbare Uberxancizeil d u lozlile W o h n u w n l t t - rechU. wle T*rtf*utonotn1e, Betdebtvtr1*uunt un d W t h l der
reeht b a t e h c a blettxn. Alterdlnsa xlnd dlt Mletprtlie t0 .를娘 曆鱗라tbirSt* towle d信 린織o料晴粒me祖mltb린인謂料朧誠理< 린蘿朧틀
gesulten, d*0 *Ie *Ine wlrtlduttlldi ertordtfllche und sozlal tO h r t w e f d e n .
vertretb*re M l t t M h e ttttlditn. Glelchltttlt tlnd Ma O n a h - 騷u KUnd1(un(srecht der D D R 1(t den [n*rktw1rtsch*(t-
m e n und Anretze zur Sanleruns der prlvatm A1tb*uiubst*nz lidien B(d 1n (un (e n *nzu p*u en. Ole Redite v o n Bctriebsrlten
zu tthttten. Z u pdlttn tit, ob n*d) S(h*Ibun( tlner welt- bel KQndlgunf tind tm B料피流料및諒鵬lunficaetz auizuce-
Ieh end 單鵬誇l崙書nden Wohnun guu加撚린 鵬 der t綠리린撚en (t*1t*0. D u KQnd1cun(ixdtutZKdtt toltte d u r * d u bundc* -
Zuweisunflpr&xl* beitSthalten we td e n k * n n oder ob nitht deutldie ArbeltifOrderuncifeietz ergliut werden.
d e m Vermltter d a n n die frele A u i w a h l dei Vertnxipartners E * sotlte cine elithtlttlcht Kodltiileruni de* Hcditi 린M

iu ermagl lchtn lit. 린rb피諒v商htl諒拓鵬 tut der 출rund短卵 린4 A C B u n d der
tm Elfeotunuredit ('Sachtnrtdit) flnd (lle Rf(ehiB(eo u l l - b u n d d d e u u c h t n E o t w O r 諒 朧출流인린識撚 料iteUt w e n 辰 撚

ter d e m Ceslchupunlct zu QberprQten, ob *1e tlnen trticn O t e z u m K o m m u n a l . u n d Sox1*1rc(ht '-bOrcndco Re di te
料h撚d朧料料情k流를 e n8<인피燎理 u諒린 dle 출諸피린小"撚組 피 撚 를 der werktittten Frt ue n tollttn tth*1ten b -. x n . Ol e Kcoten-
runiircchte *n bewefUcben S*chen, Forderuoien un d Grund-
itdckeo ennEglldien. Oa s sdillcOt eln, all* Fo rm c n dei Elien- s濫漂7漂많漂t 3및票s 는誇%및를및
turn* verkehrstlhl* zu (eitalten u n d - unttr Auffabe def 裏鱗린料출w諒출 출麗婦출lunt 친e料출A 출

Sonderunfen beitlmmter Clfentunulonnen - zu elnem eln-
heltllchen Elfentunubegrltt zu ge1*n(en. I.i3. Strafrtdtt

Im auQcrvertraglichen Haftungsrtcht b t elne Redltl- 謄紐 Rechtuotleidnins tul stralreditUdiem Gtblet zlelt d*r-
tntleldnmt durch Welterentwiddunc vorzunehmen. Al* elne aut, lo elntm mehnt uUfen . UnterfrUtlgen ProxeO *fn eln-
entt M * C o * h m e kSnnte dle Produktenhattuaf elncetdhrt h출犯린(het dtutlthei Str*1recht hervorz린諒피 (en. E* k*na da-
f 'rdeo. dle tu t EG-RIchtllnlen beruht. v o n *uittl*nge.i we r de n . d i B a u d i 1n e l n e m tlnheltllchen

b를및雲를7 t f 7를 s流 r t漂雲淸 deutldien B u n d e u t u t t0r el)K bfgrenitt Z d t vendiledene
Strttrtchttordnunttn nebt ae1 n*n der b d t e h e n wt rd en .

llcha K*(tunfsnofmen hl n t e n o m m en werden. 聾린ngtoder (ewtzseb*피惡dier H*nd1un(ibtd*rt. besteht
D u ZGB- Erbr echt Iit partldl zu noveniertn, u m tx-itlmmtc dtrln. alte Strtttwitlmmungen abziuchiUen. dlc der Erhal-

NtdiltOvertQtuntea wleder zuzuliLisen (Erbvettru, Vor- u n d tunf des monolithbthtn Wtdit*pp.r)te, dlentea und dle ad-
피裏dierbsdult). Etne Erwelterunf de r Erb ord nuo ge n O . O r d - m1n1*tr*ttv-repr(-"1vta Chirtkter tru(en. Koaicqueat find
燎un0 wlrd nldit *n(eitrebt. tm 출b린蓼출린 u流피加 린owendun裏 die in der K o n w n U o n Qbtr die dvll m und potlUuhen Redite
d e i D D R - b t w . B R O - E r b r e d i t s t u t E r b R c h t s t l U e du r d x eine O b e m o n u n e a e n VerpQlditunfen' Im iut淸心린en Strttrtdit der

entxpirdiende koUtxloairechtUdu .Rtgtluot pr*kt1k*bc1 zu D D R iu btrOdcilchtitcn. Der vodlefeade Entwurt d(S C.S t A G
n u c h e n - Erbichtlne tlnd gecenseitig tni uer ken nen . 1st iur Vti-tvirkllchunt dieses Zlela kurxtr1it1( zu (1btr*cbt1-

ten u n d unvertQtllch der V o l k i k a m m e r zuzutelten.
<.<터. 를雌請消元린流t la Vortxr*1tuni *u( die Wlrttchttti-. Wthruntl- und 호#

B d der Anfleldiung dei FamlUearediti llnd to1|(nde Alpdcte .
ztalunlon lit etn cleldiberechtlfter Schutz aller Elttntumi-
f o r m e d xu (ewUirlelxten. Dardber hlnaus llnd weltert Str*(-

i u bt tc h te n :

. .Alt etne erste M t O i u h m e slnd poUtlach f1iu*1U( anielefte
beitlmmunceo aulzuheben bzw. zu iodem , die dtr anieatrtb-

B e i U m m u n f e n dei F G B erxatzlos zu itrtiditn- ..9 및需惡漂 ?漂誇流喆誇認G및G9
. i m ' Z u u m m e n h a n c mit der Hentellunc' der Wlrttditlti- dunt. N e u xu 'sdi祉諒n 'ilnd Strttbdtlmmungen. d i e r u m

unlon tlnd AnpUJungca un d AnnXherunfea a n ' d u z.Z. la Sdiutz doer inuktwlrtlditftlldKn 0rdnun(. zur V*r(o1(uag
dtr B R O (eltende Refht *u1 d e m Gebltt del U'ntefhaltl und n e u e r oder verlndener Krim1n*11t1tsenche1nuncea (z.B. oc-
d a thellchen GQterrediti v o r z u n e h m e n . la Bttr*d)t k o a u a e a 崙tnlilerto Verbredien, SuchtmlttelinlObrxuch) notwendl蘿
u . L : . t l n i
- d1t' Sdia aunf elner sesetzlidicn Re(hti(nind)*(e tar die Bel w린諒fen Anf1e1diun(im*I1a&hmeQ. liubttoodtre b피

린opuiuni voo 간諒暇料諒駱 u리計h리w流驛린撚en an wlrt -

- der G鵬 o拉 un t d鱗 린"裏e 린n출燎 Tel辰 린鵬 stG臺 (支蘿 .

sdul tUdi e Entwldclungen (Uinllth I 1S12i B G B ) :
- die BefreluiK da nadiehetldiea Unttrhtlti von alien 流漂漂流tmb:
' R撚諒料 오dml理切淸識디린출燎 lnh피.紐 娘識d 識請配識린料朧 린燎 M 를 p - der Vertolgunt der B*C*te11krtm1n*Utit;

llchkelt, audi tdr bcrelts gesddedene Ehen nachtrlgllch U n - - (1tr Unuetzunf vBllctrrethtllditr VerpCUditUBSen Im Str*I-

語및誇漂漂笠Lterrechtlldier Veretnbtrunien . g - 請M(invention); Folterk燎理린離라loiL s撚d라-

*流tn 駱疇피諒籠 t출린출 E린粒娘4 撚t M硫린崙諒 G t t n e a - der Ge*Ultu(l(1et S(xu*1btr*bredtU:
- d e m A i o b t u d d ttrttrechtlichen Schutzes 1m Z a x u m n e n -

h ) n t m l t d e r E n t w l d d u n g y o n blomedizlnttdiea Ve tl th -

ren, Blotechnologle, U m w c l t - u n d Datenichutz
i u 6 출 인간卽찰 wldt料雌t pr拒인를紐朧 撚聾d t m 聾o聾 출 1st ein koordlnlena Z u u m m e n w t r k e n von Experttn btlder
Z u r LBt린雌曆 DDR-lltterncr Konlll諒출e und tur Vocbere拉un朧

en te r Schrttte tn Rlchtung aut dic Trani(onn*t1on der Ut l O - 誇認喆tlnd tuvertlltetnctnem-
K o n v e n t l o n O t x r dle Re c h te d e s K l n d e s ilnd V c r t n d e r u n s e n Elner Uberarbeltung und schrlttwelttn Ani1(1diunt bcdart
린鱗 料駱略龜B(sredits d d F G B vo鱗린料출氣驛燎린 挑朧 蒙l린崙鵬출朧雌 audi d*1 0rdnun(|iu;tdr((,(c*ittrttht. E i lind (esetzllche Vor-
d * z u find die Rec hte de i nlchterziehuntabtrtchtltten E U e m - a u u c t z u a c e n - fd r die E r h O h u n i d e c R e d U u t * * t U c h k c U d a
tella zu crwetttm. Die Cuam tpni blem atUc der T m u t o m u t l o o Vtrlahreiu 惡린寡dit縮출流, Insbesond출r출 雌린di 린撚rdi ElntBhr린朧蘿
d e e U M - K o n v e n t l o n O b t r d i e R e d i t e d e i K l n d e a k a n o e n t dtr gerlchtllchen N(diprH(unc. D u S*n1ct1on*iyst*m dc* O W G
nt氣 간owins&nstf Posltlonabatlrrunung mlt d e m B u n d M - 1st zu Obertrbcltcn. Elne erhebltche A n u h l der *u( dec
juitlimlntstwlum, I n s b d o n d e r e Im Hlnbllck * u ( d i e Red ite de i Grundltge d a O W Q erlauenea 0"inuniMtrtltxit1iTununten,
nlchte htUdit n V a t t n , n l h e r btstiinrnt we r d e n . tlrtidilltClidl la der O W V O u n d soldier 0rdnuntutr*tbeit1m-

D t e villlge An g le l ch u n g de s FamillenrechtJ in alien B e - mu n g e n, die iur Slcherunt dec Pl u. w kt s Aa C t u n d idmlnlltrt-

rttchen b t tln ProzeO. der unter Btaditunf bestehender tlver Leltunfutrukturen dientw, lit au(zuheben.

喆및漂喆誇7r r流 r tirittweiae Qbcr lanterc Zeit "4.(.8. VtTWBltunBtredit

r漆린燎峰 출料기이lt拒h출理 辰출. D출bel 流撚출 berdcki柱h간린 we r d e n . d를朧 Die blsherlfe Cunktlontlle Ausrittitung d a Verw*1tuntiredlt1,
d a s Fa m U I e n r e d i t d e r B R O iclbst in d e r En tw l ck lu n g bt- 朧知 를繼凜料ch飜 .辰eitu린卵in기ru聯料출' 출n鱗 料燎料출인린郎遣h-
量간l掠理 린린 긴理d turn Tell nodi 麗es릿兩munfen en煉이및 d l e in administraclv (etUtmen Gcitllschttt zu dienen. hit tur Folce,
d e r D D R icit Ja hr ze hn te n d u r d i n e u e s Rtdit ersetit w u r d t n d a B seine Roieluneen (r60tentti1i In d e n ProieO der R e d i U -
find c'.4 s.s Beiatzuncsrechte b i w . Ces etz e de l sog. Dritten an(1eid(ung btlder deutschw Sta&ten nlcht einfebradit w e r -

9t'tt.
w e r d t n k a n - d(n kannen. Dle Mthrzahl seiner Re(e1unben luna bel ildi

I n d e m d e a SncLlschaCtUchen V e r h a i t n i u m ke in en B o t * n d

- 6 4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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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출 肺 r 加 行 t Efnbrlngensw출린 ew崙리nen aus erster 피料 r - 인章s流*t粒린 知리雌諒漆加燎 曆拓流粒料料 린諒 刻출刷미 油
ditlich bene vcru-altunfirechtlidien Regelungeo Ober dlr . tung v o n L f n d e m ;
출출린ih料料惡 辰總린mm tc r (ozialer L출加를unfen, s o w e l t sle im - 린e v o r諒린切明 撚 r *切t料출en v e린인恥인 der bttd綠
R a h m e o tines tozlllen N e t z e s ertultcn bl rl be n solleo. d e u t t d i t n Staa ten.

De r PrOtunt bed*諸 리辰dinfi, ob die tm 료린e der revo- Dlei* Stuten k e D i u d d m e a 피e H料를淸諒料출 vt린刃en
lutlooSrtn Vt rt n dw u nt en neu erlaiseneD it**ts- u n d ver- )btr nlcht versetzt hlnttreliundtr u n d audi nidit nebenein-
u'altunfircdiUJdiea Refelungen (wle z.B . d*s Parteiengoetz *nder, tondern tlnd fowohl lohaltlich lb audi In Ihrtr xeit-
u o d d u VtTtinlgunttieseU) in Inhllt u n d I-orm 호裏 誇tbtl- .lichen Dimen린출a Otxrlttert
*t**tUd)es Nlvecu erreidit h*b*n, d u a in eloer (es&mtdeut-
tdien Rechtiordnun* zu btwihreo (lit. s T . W1r1*di)tt*-, WIhr ontt - n o l Soxlaluoloa

KhU eBU ch e Ceiftzfebunf 'del B i m d a (Art-Ti G C ) oder 1m verzCtlldi zu tchtlten. Anilotca btit tOr die 1m R x b m e n th&er
R a h i m n der kookuirlercnden Gcsetzgcbuas ( A r L 11,1( B G G ) m M流린 r b d t 피料친e n O r d n u n t no t w eo린誇B M t C n * h m e n de r
d u n b Bundetredit *uitct011t. E ( 1st zu prdfen, ob tQt dlese 歸린피<n 刷d朧r u n雌
Gtblttt, *ow(it nldit berdti kurrtrliUt Meur egel unle n e r - Z u r Schallunx d w Vo ra i me tz u nf ea IQr clnc Wlrtschtlti-,
I w e a wurdca, t0t"(1en Z t l U t u m bis zur Verata1(uo( belda- W l t m m t i - u n d SozUl unlon find - in K o o p e m t l o n m l t der
dxutidicr St wt e n (und d*in1t dec 韻硝긴燎ea.Oberoahme 諒 m - B R D - kurrfrliUt die dtldr unbtdlntt notwendlfea (e*etz-
dfsrechUldicr Rttelunten) cod) ettenitlndite dcntrale) Re - lebtrltthen So fo r tt n tB n* h me n , die 1m lolt tnde n u h u l o e n
畢elimfeo lesdiBtfcn'werde n ni dJ M o. . . . .. .. . ' ' .

PQr dle.TcrwaltuoiireditUdiea Bereidie. die In die 震 o m - . m Q n e n io s b es o n -
p<teoz dei' Under,t*I1en.(z..B. Pollzfl- u n d 0rd nua (ir ed t및

. 를는crlastenden RfditivoruhrUten
sdiulrtdit, Konununalredit).' tollten kei蘿출 l壞識tr*1(o Befe- -- .die El nf Oh T tu ig / Du rd u et zu nf d e c tQ r elne tozlale M a r k l -
uofen nx h r erlJuen,' tondem 피e Vorbere池nge鱗 린긴鈴 .tc " 'wh-t3di*1t unveriichtbaren Prlnilplcn u n d Grundnonnen,

.troHen werden. dx C die L&nder.-nxh threr Bildunc dlese - die S l d x n i D g (nB(Udist elohtiHtdier o d e r zu mi D de s t welt-
Btftlcht fesetzf출短피호氣 uufdllen 를論朧eA Kln피로린流 der '(thend tngtnabtrter 'RediUvortthlltKn zwlfdien -der
reditllthen -Gcxtahunc voo Vtrwaltunetvtrfahrtn geh6rt die D O R u n d d e r ' B R D c u t d e n le nt rt ie n F e M e i - n d c r W l r t -
S d u t f u n s e厄撚 기eT w린및料ir ert ahr cni leM tze s * 由 o n .*린t Mh at t io rd n un c. . . . .

llDiercm zu de n *린 撚e Gewlhrleiitunt dtr Re d l t n t u린燎 - die Ve r wl r Ul d iu i K d*s
kelt xldendxn Forderungen. M l t d e m V e m l U m f i v e i t a h r e n t - ptlad긴 dtr. lUchUstutllchkelt

'.u n d d e r Retht lsldi erbtl t
X C K t x . v o m 23 .M * 1 1970 ( B G B L I Nr.'59 S . 1 M 3 ) v e r O t t dlc 린erldatet ti-ln.
B R D Db * r tln d l a e Ma te rl e t m i t u s e n d t'ttelndo Gesetzct-
w e r k 5J-I. Gu e t x fc b f r U dx M a U M h m c a 1m Verantwortunpi-

Betdi切소 .1st te m小 d린 피ch 1m Zuft der. 기心린미燎미
.

. bfrcich S t , M d J - -.' .

txlder deutschtr S t u t e n ludi dle Verwiltunfsstrukturen " > -
를.1.1.1. l U n d e l l - u s d GeieBschaltsredit

. ' .

(Iddico werden- Z u r .UbtrbrQdcunf u n d Vorbercitung der
Vtrwtltuntiorttne *ul die ne ue n Anlorde ruogen wl rd e* fOr

U m den 'Anlordefunfea der tUiktwlrttdialt g e w a d u e n zu

ausreldieod, * b e r zuglelch mid i fOr co t w e a d 1 ( (ebalten, ku r z - t피라 批t.doe Anptiiuni *n doi m o d t m e HUndeli- und 電 e -

idbdi alts rtth t d c r B R D ertorderllch. D u lit tt ho n deshal b
M s t i s eiae seietzlidie R e s d w a f zur D u r d i t d h n m f v o n Ver -
w(1t)mt*vc-1*hren -*u enirbelten. (11t d e n Intentlonen dei 震eboten, 'well dieses Redit wtittehend EG - R e c h t lit u n d die

buodesdcutxchen Vtitahrcnsseictzes entiprldit u s d d e a cod)
B R D kt i n eo S p l d r a u m hat. E t sloil (lesbalb in A n l e b n u n f a n

2 u be *c ht cn de n B e x u d c f b e l t e a d e r V w w t l t u n E i o r g i n l M t i o n dl e R c t e l u n t e n d e r B R D N e u f u l u m t e n fo)(endeT Gesetz* xu

hlenul-iodc K t d t n u n t trift. (FUbelten u n d dt t Vo1ktk*nur)tr xur B * * d i l u B I u m n c v o n u -
l g e n :

D!eKeformieruDgdeiStrafvoUiugaund(UeItethtsantleltiiung 三憲bH-Qesetz.
ttil d e n G t b k t dei Stralvollzufsrtditi m d i s e D d a z u fdhren, S d O b e r n a h m e (1er Steuersesetz.e der Bundesrepublilc
die Vollzufsbedlnguncen la' der D D R entKheldezxl z u v e r - m Q B t e n zusltzllch in A n l e h n u n g an entsprechenile B B D -
b e t s e m u n d dle Rcd iU st el hm g (1er Stratge1*ntentn wesent- G e s e t z e e l n

lifh *i6zub*uea. D a z u gehBrt, (turth Aodeningen dcs Stnd- - U m w a o d l u n g s g e u t z fowl e eln
vollzupttstttts die eindeutise Bettiimnung (1(r Betugntsae - Gtietz tiber die Ka p lt a l er b Eh u n g am Gesellschtltsmltttln

誇긴등Y漂9t漂를言流誌ienen, und die Statule-
.vortxreltet w e r d e n .

Ertordtrlldi Ut, etn Untersudiungshaftvollzufigesetz 출린惡-
stellL

rutfbeittn, dai es tudi 1n der B R D ooch nlcht glbt tind des- Dancben slnd dle eatipredieodea Telle d&s H G B an das

h*U) berelti Im KInblldc *ut eloe gesamtdeutsche Begelunf In d e r B R D g e l t m d e H G B a n z u p a u e n .

g e m e l n s a m vorbere識라 w e r d e n sollte. S.1JJ. G e n o u e n s c h a t t i r e d U
N o 燎燎撚 t 1$t f e m c r elne 0辰朧rbeltung des W i e d e r e l n -

gliKSerongiicsctz". M l t d l e s e m Geseti k B n n t e n t o w o h l B e ( e -
F Q r die U n u t d l u n s d t r Wlrtsdiaft tttll die Mtrktwlrbchalt

lungen all *udi Ertahrungcn tin(r staatlldi organisierten
bedart (s der Novelliemnt del Genoueiudiaftsgesetzes v o n

WictlereltigUedening in d e r D D R in d e o Etn igu ngs pro ze O eln- t淸를를z z 9 f品法認r Ntuinlnduneen vo
gebradi( werden. Gtnossenithtlten In der D D R . Stlne Wirksamkelt htntt je-

doth dlrvon *b, da0 Pm(uncsverl)1nde geichalten werden. dr-
5 . Stufen der Rechtsangleichung ncr du Ptdtuntirecht, d u vo n der obenten Luidesbeh6rdc

verllchen wlrd. oblleft. Dle PUllctitprQtunt der Ge no ur n -
D * r ReditunileldiungtproieO xwlidien belden S t u t e n wl r d ichittcn uixl die Ber*tunsiUt1|k(1t kSnatc t0r elne Ober -
slch nur Bber mehrere Stuttn verwlrkllchen IlUtn, A u i ]et' ganilielt durch WlrUchtttsprQter ertolten. Dtr Prflfungf-
tiltr Sldit find d u VBrband 1st eln tlnietrtiencr Verein. Sonderrecelungen dcs
- die Vorbereltung und Crxleltunl der WIrUChalU-. W S h - Genouenichiftxrediti best*hen far Kredltfenouenichihcn

runts- u n d Soililunlon; Iiubeaondere bfzQfllch der Pr B lu n g u n d der Publlzltlit. Be-

. 6 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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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tsam 1st. da0 hlerzu kein EG-Recht exlitlert. Z u m Ce - Fur dle hiidistrlditerlidie Rechtsprechung mO Ot e d a n n am
nounuchattsrecht geh6r( eln (unkUons(3h1tW Cenossen- 0 0 (-in Senat gesdiltlen werden. der lUJ d e m Zentrtlen
idiatUreeliter, d u In einer Genossmschaltarettlt.erVO gere- Staatlidien Vectc*giltn(ht hecvocsehen kdnntf.
露피출 b t

b ) E린料料린 i 린鶴 출출간崙淸w晴t* 晴r bM인燎朧te 硝諒料料撚r
Im Zul*nunenh*n( mlt de n KapltalgeitlUchtlten e.xlitlert rechtllcht Streitltltellen

In de r B R D Kon zem rfd it ; t0r Aktlengesellichitten 1st es
redi料崙 於r晴리토 犯구G m b H l기 飜 출料撚 린출Red油린re찰iunt FQr dlt Cnud)eldun( vo n Streltllllen *u( iox1l1vfr)1dl(fun|l-

cntwldcelt. Vorbertltet w e r d e n sotl ein turoptlichei K o n - rechtllchen Anfelefenhelten (e1iuch11*01Ich de r G e w l h r u n i

z를淸u는G票Ja를 및語認3l誇 9f譜
von Reflten) itnd nach tetttndttn ttetht ]( nith Venlditrunil-
tr1(er d M B ( a c h w e r d f k o m m i u 1 o n * n t0r Sox la lv enl di en ia c

getttit wurde. belm F D G B oder bd der Staatlldien Ytnlditnini xuitlodlc.
O u k a n o nldit m e h r au(r*ch1erh*1ten w* r d * n. A u d i b * t bt -

Oird ber htnaui bcsteht eln Redit de r eu ro p Ad ch e n wlrt- relti der F D G B zu erkennea (efcbcn, d*B dlese Ancelectd-
td-.tttlldien Interessenverelnlgunc (EWTV), zu d e m " eln helten In dle cerlditltdia ZusUodlfkeit zu (1b(rtnL(ea ilod.
deutscht* Auatahninficeietz ttbt. ErtorderUdie A n p * s i u n ( - 鱗리 諒 n e 駐醴撚we린燎師린xxtonen 鵬適t 朧 h r 릿틀린이輸脚
nu O n a h m e a slad mltteUrlstlf zu prOten. tlnd.

를小터.(- S t r x b c d l t Aui reditututllthen Erwlfunien. *b*r *uch, u m d * f *at-
s t u d e n e V a l c u u m tuitutQllen, tit dle 0 b e m * h ( a e d e r toxltt-

Z u m Sdiutt vor krtmlnellen Handlunten tm Bereldl wirt- ventdier脚略聾誇雲h린撚朧織 拓雌린린騷h친on.組 출辰 露린誠論린璉
sdialtllcher Tltlgkdt tind Im Z u u m a i e n h i a c nilt der Ein- k d t der ordentlldwn Geridite kunlriltlt xu (fwUutebtcn.
(dhrunc der WirttchtlU-, WlhnuiCi - u n d Sorlahinlon dle Dazu btdart es der Authtbunt bzw. AnderuBC von Bettltn-
Stt*Ibett1mmungt n 1m m u n ( e n , dl e n * d i (e tt en de m Rtdit dl* Zuxtlndlikelt d * r B e -
- 린詠린린晴o피라

.

idiwe rdeko nunls slone n (eitltfea u o d d e r t n Ve r t t h r e n r e -

- G m b H - G o e撚 雌출lK

u n d tn 인피諒ren Nebenbts thnmungt n (wltdtt) tn Kratt zu Weittthln 1st edocderllch, die G e w l h c u n f teflditllthen
tetien btw. In vorzubereltende N e u f * u u n ( e n elnzubrlncen. Redt tnc hut zc* berelts letzt au f d e n B e r d d i d * r St e ue r n u o d

D M m u B elnhersehen ratt elner kurztristlfen No v e UI e n u린 dtr A b f a b e n t u m i d e h n e n .

UtiatbestlounuiKen l u m Schutz dei Elcfotuou u a d der Volki- Im R a b m e o d n e r ku rz Ml d s vorzulefeodea N o v e U t runi
Irtxdialt s o w l e der Vorbe린및. n( ttrtlrtditll출燎 Rt(e1un- 출ae雌 軸출를 撚출挑린理引雌硝 u린 린鵬 구請璉加麟 撚를출피燎諒

ice n z u m Sdiutz des Kapitals (z.B. Kredlt. SubveaUon. Bfne , rur N u h p d U u n K v o a Verwt1tuiitient*che1dun(eo kBn at e tdr
Konkun), der (&Iukt)W1rtidiaft (wle Wettbewerti, Untecneh- dtew BtltntUdl-rtthtllchen Anteletenhelten dle Zullalckdt
men. gewertUcher Reditudxutz u n d Urhebtrredit) towle t u r des Qttldttxweces certfett wetdtn.
婦ewlhrlelitung dc r A b t Q h r u n ( e n a a d e a S t u t (Steuem).

피기. l J ZlvllprditO- u n d Zwao(ivollitrcdcun()rcd)t
를터.린린. 記紐린를飜雌t

zui 細 4|un( der dem alten Sntem verhatte凉 K4e 4
zuc 鷺린린린린識출린및辰runi der 畢피諒識識聲識 린린諒心출w*娘친출料 慈출-

(en Ober dle Schaffunt einea einhelUtdien E1(entuntttxtrUtl
sUm mu nf en , iur Bese1tl(uo( tnveiUtloiuhemroender, Insbe- un d Be n t eU u n c der VerkehnOhllkelt von bewefUchea u n d
sondere luf den eliueltlcen S d m t z des toztallitlichen Elgen- unbewedlchen Sadieo, eliuchlleOUdl der Verel nbtnm t v o n

tums aui(ef1chteter Re(ehni(ea u n d zur Sdi aU ua g eioer v e r - S1chtrunt*redxtea tdr de n Ktplttl- u o d Wu* nv* tkt hr, bedatt.
tthrtturtditlldien Gruod1*ce tdr .BaadctntRlUgkelten 1st d c l n e r '
e l n e

- No v d le dea Zlvllr-ietibudil.
- No v d l e zur ZlvllprouBordaunf Im In t er a s e d a V e i b r t u d i m c h u t z a un t e r mt t k tw t r t -
ru eitrbelten.. G1t.1dixeit1( bcdxct.es der Anderunc und Et- sdiaftlldien Bedlofunfen tlnd Rctelunfen Obtr
E & A Z u n x d c c

- V O Qbtt. d l e Vollitreckung In CrundstQdce u n d Gcbiude
- .allfemeine GesdiUtsbeUnfunfea (AOB-Gcwtz) .
- .Kauitargachlfte

u o d der Sere1ni(unx der bliber ergtnienen
- Abiahluntlteichitte

" DMT( htQ hfv pgU Utt n"n ui igg n zur Z P O . l u trtllen-

를그.1.S. Iiu ol ve ni re cht
d l e

Zu x Sthattung tiner MlodesUnlocderunttn genQgenden I n -
- Produktenh*ttun( ertorderUdi.

lolveozreselunc, ohne dle eloe rnar1ctw1rtichallUch( Ordnung
(tidit luiskommt. bedcrt a elner Aoderunf u n d Erg&nzung 를.t.tJS. W e i t e r e S o t o r t m a Q n a h m e a
4 e r v o 린ber dle Gewntvolli淸출d暇料看 린이籠 腦.Deiembtr 1875
를豫1. 1 1978 Nr. 1 S .5). N e b e n d e n b b h e r au x d e r ucht der WtrUditlt*-, WShruacs-

u n d Sczlilunlon daneleftea Sotortnullnahmea tlnd 1n kdt-
를.료 터77. Re c h t u c h u t z er w e l t e r u o c e n zester Fcht lolxende c*fetx11che Neur*ce1un(en zu schaffen:

Im Zuge der mlt der Wirt*(h*tt1-, Wlhruncs- un d So z M un l o a - Retonnlerung des po U Us d u o Stntcedits d u n h Vec*b-

entite hende n V e r h U t n l w e itnd z u m l n d c f t In iwelerlel H l n - (diledunf dc醴 臺:'Str*tredit*hidenuif3(eutZci, .

itcht Rechtssdiutzefweltenmceo ertordertldi:
주_ Oberubeltunc dei Gesetzei iur Beklmptung von Ord-

nuncswidfickelten,
*) Sdla Uunc vo n Ka n u n e r n tHr KaadeUredit twl d e a ocdent-

U d i e n G e r l c h t c n
- ein Ctfetz 출ber 撚e s犯料un료 識린離beo und 震u리료n識粒찰料

e l n o Vectauunfigerlchtl, . . '

M K der Aatl&sung des Staatltchen Vertnfsserldits m u 0 die - tin Rlditergesetz, d u die Untbhintltkelt dcr RIdtter (*-
Obertrafung der Autgtbtn der Rechtipredninl tul d e m Ge - pantlert,
blet dea Wlrtichattivettrags- u n d H * n d e b r e d i t s a u t ( U e o r - - elne A n o r d n u n g Ober H1eder1*siun(imB(Hdikebten auOtr-
dentllchen Gerlchte 'elnhergehen. H l e n u slnd 1n A n l e h n u n g hilb d e r D D R zuf el use ne r R t d i t u n w U t e , u m f d m e l l d * J
an dle Rechtiordnung der 騷R豫 친e ertorderlldien SpruchkBr- v o r b a n d e n e A n w a l t s d e f l l l t tu beseltigen출
per bet de n ordentllchea Gerlditcn xu bilden. D " nuiB nodi
를 o r d e r L l n d 料간I d u n g g婦撚e h e린 a n d * r * r

. Dle dafQr ertocderlldicn Obergaagsregeluncen slnd bl3 출撚m 5.l'. 語7ne In V t r a n t w o r t u n s

l.Jull 1890 zu ichaffeo. Zu r tachllchcn und pecsonellen A b -
licherung dlesec AuCf&ben 1st wtltgehtnd der Personalbe- Madito및4친 Ge料雌崙ua(uu[tib*n slnd z.T. aotoct. i .T .

st an d d w Stag간lchen Ver計를린琢출터찰라출 l 린출G 출戒旬hte 2u 畿bef- mltteltriitlg - xuigehend v a n der derzeitlgen Konipetenzver-

ix h me n . Ats SpruchkBrper IQr Ka n de l u ac h e n sind - 祉料출출를 teihuit *ot Beglerungiebene - tedertOhrend durdi andere

d e m Gesichtspunkt d e r K o n z e n t r a U o n -- n u c bei d e n file die O r g a n e vo iT Ub er ei te n; d u M d J h * t d a r i n m l t i u w i r k e n . S o -

출를를行및誠u린比 를린피漆料인讓출n K출출u暮출라di諒理 識惡고料商撚流 黨린 린灰린 wt料 ln 출料 魯R D 撚亡린a 출린라卵加理震諒狀출 更린部인流朧린 dai

ten. D i e d e n e t t be st c he nd e n Bezlrltivertrtgsgericiite w a r d e n Bundesminlsterlum der Justlz (BMJ) zuitKialf lit, wlrd d*r-

im w n e n t l l c h e n in dlese ein ge he n u n d k a n n t e n a n I h r e m aot hlngcwlestn. Bel Strukturveranderungen, die Im Berelch

bisher1(cn Siti verblelbcn. der Regierung votienominen werden, w i r e d u zu beadltea.

료e i?친 讓출괴rlugerlchtai sl料린 all Berutungslcutanz ent- s.U.i. Gnindsatzrefelun聲
.tsrtcl)';-.';" S t n a t e einzurlditen. '.votwl c s in In d m tr l e l l w e - AL) R a h m e n - u n d Ltltllnlenfeictz t0r die (ozlale M u k t w t r t -
r :毒출r -.' tv:d(e1tUn Beitrken auirelchend wtre, ttlr m e h - schttt h t eln Gei et z O b e r LtiUltid tar dl* (o(I*te Mt fk tw lr t -

re'e Bf:;:~.(e an t t n e m Beilckster'.cht tlnen Scnit tu id\*(i(i. ichitt in der D D I t iu erarbeiten. E i trtgt veft*uu()(i1ad*ra-

. 65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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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n Charakter zur verblndlldien EinUnbrung y o n tOr da.' han(1gke1t von Republik und Lii.-iderr. 1n der tlgenverantwon-
Funktlonltren d e r Marktwlrtschatt un v e n l c h t b a r en G r u n d - lichen Planung. AustOhrunc unc Konirolle Ihrer Hauxhxlte.
諒 출 t m w (insbeiondere Sldierun g dd E r w e r b * v o n E i c e n t u m - Ces et z 量巨er dle H a u s t M l U o r d n u n K d e r D D R
auch *n Produktlonsndttcln un d juristildie Gleldibehandlung Mit diesem Gewt z tlnd - angepaOt u i du Gaeiz Ober dle
*Ue r Elgentamer, Priniip Ireler Preifblldunf. tlltei-neine Ver - GrundJltze des Hauthaltireditx d d Bucxlei u n d d*r L * n d * r
trafstrclhelt. Wettbewtrb u n d CtunctntMchhelt tOt *11e U n - der BundesrepubHk sowle an d*l Gesetz Obe- dle B u n d M -
tcmetunea, Gewerbetrethelt u n d Rfdit *uf treie Niederlai- haushaluordnunf - alle notwendlteo (eieolldiea BetUm -
*un(. Authetnm* des AuBenhindelimonopols un(3 Ireler m u n g e n der Haushaltsordnunf xu schtUen.
A u B c n b m d d t0r xlle Unternehtnen, T*iU*utonom1e).

Entfefcnitdiende Artlkel der. Ve r1 i su n ( der D D R w e i d e n - Geseti Ober de n Redinunbsho( der D D R

朧料 린lotm G e * e Q tultebobtn. Ausfebcnd v o n dlotem G e - Wlt d l e u m Gcsetz win) der Bechnuncshot der D D R iwdial-
ictz find GeneraUclauseln u o d weltere Anderunien in wich- fen, und e* werden (cine Au((*beo, Inibttondert (doe Std-
U ( e n Gcsetzen (it- *. Z1v11t(sttibudi. ArbelUgetetrbudi), die )imf und O w f M t i o n . ZuMmmwitetiun朧 를owle Gcid iUU-
der EntwldUunt der Muktwlitsdult u n d der B(h tdc be r- . vMt린린朧t u n d 료i撚諸撚이蘿諒피출 ttret인를

helt en t( tt (" t* en , vorniithtn- 一 崙雌就靈 籠b騷 出출PrdAIIdunf uod die Ptt1*dberw*thunt
S.1JJ. H * n d d ( . u n d G e s d b d u l t s r e d i t 를沿請淸奈票및7誇需및語誇沿漂漂
5조?ftx Ober Ni(der1tttunten von Untem박mw. ln d e r

漂t漂s語法t漂認출禁漂f請需漂
Sditftun( v o n Rffehiofen zur Nlederlasxung v o n Tochter- dere (esuntwlrtf崙리린崙t Zldttellu린驪 理 o h o h e m Gewl識t
Cescllsdiatten u n d Zwe((ni*d*r1assungea e1nscbU(01ich tdr ' ?u出崙e Preixregehucen xu er1u*en. 린린粒由un( (dtender
B c n k e n u n d Venl die nu ice n unter (Idchzeltlfer Elnbezlehuns . Vonchrllten, die diesen Cniadrcfeln tnt(etenttehen,
u o d Oberarbeltunf der tn der D D R (eltenden B*(e1uo( tQr - Ges et z O b e r dle Um s a t zs t e u er
U o t e m e h m e n m l t aui ll nd bc he r Betelllgung (Jolnt-venture-
V O v o m 21. Jtnuar.ltSO). Dleses Cesetz blldet die Gfund1*xe tOr die Erbebust elner

F O r dlese Mi te ri e 1st in de r B R D das B M J zustindlg. Netto-할料朧atzsteuer (Mehrwertiteuer) in de n Untemt뇨諒朧料

犯터터. w 諒 r u 雌- u인 切 n D 洲 凉 e R 理 挑 n t 4 를認를諒w 加r*mi u das Mehrwertstcuoceietz

- Ga et z Qber Bdutniitt der Oeutuhen Buodcsban氣 細 der - G(*e雌 聾her die Erhtbun* von 기출ibrauchlteuem
D D R D1tK3 Gesetz rcgelt die Erhebunc tpedeUer Vettirru識
t l b e n u h m e des G e e t i o C b e r die Deutsdie B u a d e s b m k f0r

di e O D R . M l t E i n K U m m t d e r O M slnd d i e Befufnixie d e r 流z welntteuer usw. T t ' ,

Deutsdien .Bundesbank sat 6*1 (esunte Wihruntigeblet der - G M e & Qtxr die Abtttxnordnunt
D M a u n u d e b m n . ' D a s tdiUeBt bletdizelUf die A u l h e b u a g Mlt d i a w n Cesetz wei de o 린紐 Re출諒 聾襲識 를朧流to (Ser Bdr-
biw. A n p m u n t del Gcsetza Qber die Stutxluo k eln. . cer und U n t e m e h m e n 1m Befteueruacivertdirca (owle die
- C e s e t z O b t r d a t X r e d l t w e i e n duufebBrUen Reditsmlttt) (iretdL . . .
Recd unt des Kredltweseos 4n der D D R durch tTbenuhm e des - Gesetz zur Anposuns geltender Steueriesetze
G e s e t z a d c r B R D Q b e r d * i K r e d i t w e x n m i t d e n erlo nler -

'lichen Anpaisungen- Authebunt bzw. A n p a w m g vo n Rechts- 로淸를를9.流9濫를rsL를료請語
vottthrllten au l d e m . G e b l e t de c Kre di tg ew lh nu ig , d * s Z a h -

lunfxv erkeh n u s d des Sparcns.

- 0 e v i * E O b e K t Z

.Aulhebung des Dev1ien(*setzes .dec D D R und 料출uret린린誰惡 m a

de) .D ev Ut nv er ke h n tq A n p a x u n c *o die Reditsvonditlften S.lJ.E. A r b d t t - u n d Sozlilrecht
d e r B R D .

- .-WXhninssumitellunfsgesetz/DM-BIluucesetz . - Gesetz zur Ahde ninf des U rb d tu e se t xb u du

Gesetc zur Umstellunf der W X h r u n t von M a r k der O O R auf .Ausgtstaltung 'dts KOndlgun諒識출諒 elnidiliel測識 des K O n -

D M (owte Regelung der Umsttllunt aller Ve n n Bg e n xw e r te diguncsidiutzei 1n Anlchnunt *n d u Aedit der B K D . Not-

*ul D M elnsdilitClith dt r Refelunf der DM-ErBUaunfsbHanz. wendlgc Verlnderungen Im Z u x a m m e n h a n c mlt'der Inkratt-

Die WXbrungsunion erlordtrt unbed1n(t die S d u U u n s setzung elnes Betrlebsverfasfungsgesetzei t o w l e elnti Ttrtt-

elaex CM-GIlanzgesetzes (lar dte Bundesn-publik tit dalQr d u vertragssesetzes.

B M J ruitindlt). EnUprechende Gesetze exlxtleren *ui d e m - Betrlebrverlnsun恥 t o e b

Jahre 1(23. I M 8 u n d Im Zus*mmenh*n('tn1t der AnfUcde- B.esehinfvn Cber dle BIMunt, dle W * M towle dle Rechtc u n d
runc des SAarlandes. Elne d1esbezQ(Udie R e f d u n c wlrd 1n- Ptliditen v o n Betrlebsrlten 1n U n t e r n e h m e n .

ne fk al b v o n drel bis v i w M o n i t e n na di Vol liu t d e r W i h - - Gesetz Ober dle Mltbestlmniun* du WerkttUieo 1n K a -
runcsunlon IQr ertorderllch gehalten. pltalgeseUschatten

- 麗ypothekenbankgese諒
를 雌 Regdung. dnex tlnhelUlchen Modelll der MltbesUnununt In

DIese) Cesetz md麗撚 d)e 價r理미料age bllden 童量r 린短 蠶rm綠裏 den Aublditsriten unter Anlehnunt an d*s Mitbatltnmuntt-
llchunt des DDR-Gesdiittx der BRD-Hypothckenbtnlcen. Dle 蘿聾친紐 린聲 B B D 를讚料 출.M*I 187(. 騷출蘿rm諒脚朧 린疇 . M o n u n -
U b e m t h r o t der Regelungen bzw . deren A n p a s x u n g m a O t e Modtlli- girt AuMditsrtte soldwr KapltalgeMllubalten.
mltteUriltlg geprKt werden. Z u beaditen 1st, d* 0 1n der B u n - - Tarllvertragsgaetz
dcsrepubllk tllr dleses Gesetz d u B M J zusUndiC Iit. F Q r dle Refelungen .IQr de n AbsdiluQ u n d dl4 Du rc Md h ru nt 를聾料

Rech論>oc t撚撚淸料 de r 6料燎理崙리린雌料崙鱗 .Kr린池雌議피煉駱 料rltv버린sen dnsc料?l1(1) Rwlunitn t0r dle B撚略unt
u n d d*i Bttispiren 1st dai B M F zustlndi를출 小 von s淸인tlfkelten zw淸燎en den T*r1fvertr*t*p*rtelen.

裏.量 고.린. .Wettbewerb출一 und Ktrtellrecht - Anderung der lozlal- und rentenreditlldien Reteluafen
M i t de r Umstellung d e r WIrtsdiSLtt aut eln marktwlrtschaft- - Gesctz Db e r dle Sozlalverslchtrun諒

llches Systtm enlsteht etn Bcdart an wettbewtrbi- u n d kar- Refdungen Ober den Trfger der Sozlalvuilchenmf, Ihre Fl-
tellreditlichen R e f d u n g e n . E s (st deshalb au f d e r G n i n d l a g e nanx ler ung u n d die So피린8c라찰린撚>rk<淺

d e r kartellreditliehen Vorsdi rlfttn d w E G - R e d l t l ( A r t B S Regtlungen u .a.zur Arbeltivermttthinf. tur beninichen Fort-
bit 87 EWG -Ve rtr ag ) urxl 1n An l e h n u n g an die B R D - R e g e l u n g blldung un d Umsdiulung u n d z u m Arbeltsloienfdd.
< l n

- . 價출t諒暮 료,cgen Wtttbtwertubeschrinh狀汎E출라 u n d t t n 5 . t Schttlunt kontSderttlver Stniktnrtn (Lhlderblldaof)
- Gesetz zur Novelllening des Ge w t z e s gegen d e n unl&uteren

W e t t b c w e r b (Zu sU ndi gk eit B M J ) Ein Sd iw er pu nk t der e1nee1e1teten.Verw*1tungi"tonn Ilt de r
v o n u b e r e i t e n . Ob wg an g iu t5derat1ven Strukturen und dle (W)eder-)E1n-

惡.1.2.S. F i n a n i - 撚nd Ste uer re tht tOhrung der LBnder. N o d i In dleiem Jahr (Ind W a h l e n zu
den Ltndern voreesehen. Die D D R entwlckelt llch damlt - be-

- Gesetz U b e r die F i n i n i v e r 1 " s u n g de r D D R r린撚 Im Vorteld der 구料피料lgunc mlt der B R D - v o m Unl-
D 淸 Fh識理惡기燎拓撚간料聲 料蒙피출 l料 린를粒린린출를린料를 린출를 v출린鵬料간震 t a n t u t z u e l n e m tMeratlven BundeuLut, d e u e n GU c di U a -
d e r D D R dle Auttellung d r r Fl na n iv er i nl wo r tu nt iw li di e n ten - In Anlehnung *n die durch dai Gnindfewtz vo鴨 4 r
der Republlk un d drn Ulndcrn, dle sldi *ui der W a h m e h - berw Kompetenivertellune 1n (1er B R D - Ober dle erfordtr-
niune dcr lentnlcn Rcpubllk- u n d L a n d e u u l g a b e n erflbt. lldicn Zustlndlfk리犯n u n d Bef ugn lu e verfQfen mOtien. D l e
A u t der Grundlaie der Aufetbenverttlluni u n d des U n d c r - Trennunc von leglslatlver, exekutlver un d judlktUvtr Gcwalt
(Inuuausgleldis bestlmmt sle dlt Stlbstindlelctlt u n d U n a b - 1st *udi aul Lande seben e zu fewihrlelsten u n d ml t dcr . v e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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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料n G e 料 淸 料 位 린 i w i린 卵 B u n d und L S n d 師 料 料 - u 諒 理 m 騷 狀 流 拓 상料verw iltun g b c s 撚 撚 H t流
btnden. D a a g(ht elnher mtt de r Herausbtldung der k o m m u - d a n n auf die obersten (Bundes-lJusUzorc&ne.
nalen Selbitverwiltung in den Stidten un d Gemelnden.

D l e itaatsrcditUdien V o r f a b e n ta r die Elnrlchtunt t i n " tu른7 (dJ. b t dunlt elne Ntulauuni des Sta-

(iideratlven Bu nd e ut aa t a *1nd durch ver(*uun(S(eb*n(1e U m tlnheltllch* Struktunn u n d Aultibtn der Justlt-
b i w . - t n d e m d e R e d i t u k t e zu ichalten. mtnlittfltn In illtn Llndern tu llditrn. lit v o m M d J tin

Dle S c h a U u n c der U n d e r ertordert dirHtxr htnaui eine
Vletithl leiatittbtrlidier M i O n a h m e n zur S(h)((ung IBder*- 및認ac및및많틀enen tOlL e t l e m n E n t -

tlver 0r(*n1ut1o(atonnen la Leflslatlve, Exekuttve u n d Judl- S3.1. FrtlwitUs, G(T(cht*bark((1
katlve, dle kompaUbel- zu denen d e r . B R O seta tnOotn. u m
lhre Zu xu nm en UO hr un c in elnern g e u m린eutidien Bundei- Im Zu(* der Und*tbl1dun( b t mlt dcr KQdcQb(-ttr*tunt der
staat xu ennStUdien.

A n d c n m c e n 1m matefiellen R e d U ttehtn In Vo rb e rd tu n l 奈출譜雲壽流및監漂및를濫를需?
und Be*Ui1eruoc der Linderblldung wenlgtr Im Vorderirund (Iddi loBfHch leta wlrd. tit elo Stufenp1*n mlt dotr exakten
u n d k B i m t n dc n ha l b hler a u O e r Betracht blelben. D l e totttn-

린繼 撚鵬服詠린린飜 b鵬 d沈 油 綠 료流 料 t 諒 tu* 린燎 崙流t 譜및請請語漂漂될論認誇G惡淸票및漂를는
de r Juxtlz Im Z u g e der Landcrblklung zu rc*Us1erenden M * 0 - h u i f Itehen, Prtofltiten haben.
nthmeo. Dle zur S(h *U ua c finer tSdtr*Uven Strukturen ent-
tprecheoden stuUichen Verwaltunf notwendlten Ver*nde-
출린理裏출陳 피린 - wenn린리燎 mlt der 理른挑는 (md Juittz린orm 초業9료漆료業료悲悲
e o c verlcnOplt - BestuuttcU der Verwaltunfireform. ten d t r Fr el wl lM ff n Gtrl diU btt ket t v o m l i . F e b n x f 1 W 2

noch durdi . d u Gtitti (tber d u Vertthren der Staatlkhca
S J J . Vt r f a t m n s t T t i h t.

Dle kdnttlttn Linder habt n sldi elne eigfne Vert aaun c .I u
票및c99認漂및漂를誌를@lt雲認

蘿<ben. Dleverfuauncsn過이震출 Or d n u n g 4n den L X n d e m mu蘿 - w*r. E l bedarf *.Uerd1n(i dca Erlauci v o o 0berg*abl- u n d

in Anlehming an A n . 28 G O u n d aLs Koiuequenz bundeutaat- A n p a m u i c s b a t l m m M n g e n .

Ucher Vorc*ben - de n Gruodlitzea dei demokratlsdien u n d - Dle vttfthreiareditUchen Rc fd u ng e n mdisen neu erlasscn

loxtalen RcdituUates entapredKO. in dle L1ndervtr1*nun-
w e r d e a :

ten (hid A u u a c e n Qber die kOnttlce Struktw der Rtdtts- Zur UmprotUlenmt der bliherttw Sehrtttre 1n Rtchtaptlt-

A u t der GniodlJfe threr Ve rf us un c habcn dle U n d * r d l e 漂9流需를 aut dem GeUet der. FrelwBtlfea Gtri chti -

MBlUdikelt, ela (LuKla-lVertusunfigetldit elnzuridtten. Sle - Re(*tun( 여 聲 朧 雌 鵬 幽린A 崎 識 驅 린醫 理 識 切 朧 燎

llnd xustlndlc 10r du Ncx'menlcontroltverfthfen hn jewtlll- lu xhttten,

蘿雪誇 출*nd,(1.h. f0r 인출PcQtun朧 출燎 F罰린라 출b 친駱bei린飜朧知讓 Sow d t blsUnf von der JufendhlUe withrteaonimeiw An-

L*ode((esetz mit dtr L&adesverf*ssun( ab*rela*UnunL E l t린린를nhdttn (VormundKhattuxhtn) 1n dle (erlchUIdie z u -

k u u tc m t r Ober Vettusunfibeichwerdea entuhdden, * o -

w d t o 린e Verfunuifea 린er 免를nder betriltt Dazu b e d u t es
詰漂設誇漂濾請漂料 (1(h laiowelt Buch dla

cnt3prttheodet-1*ndesrtthU1chtr Regelunten.
- J u t t n d h l U t V O .

긴暇. .料諒린a粒r*피라
S.t2. G*r(dU(t)*rfauungtTecht

I미 流 M 6 Q dd O b e r t a n a ru fBderatlven Strukturen .bt dle . 認 品 9 憲 認 請 認 需 ;

der (otdentltchen) Gcrldxte neu best lmme n muQ . Qb e r dle SttLtUlcben Not*rttte k * t m d t n n kelnca B a t u i d
.".Wenn ts *u(h fdr.dle .Wlctsthatta-, .WIhrunt*- (uid Sodal- m e b r b*bea. Notwendlt U t dle sU*ffi'"t d o e r . . .

u n i o n o o c h 미崙t zwlnceod .erlorder流雌 .bt.' tst (1as' G V G 1m
麗린價流識 燎如聲 Neulxssunc zu eottdeoto린린聲출理鵬襲識 v o o t U e n 三.認료료cunt. 및er p?
Rcfduagea zu'befrelen. 撚e挑r 撚淺eren St*a및 u박 G e x l l - ) G(b0hcUfif)nUUungi
tditttsordnung verhaltet slnd.

D a s G V G *oUte auc h weltcrhln v o n d a t m dxelftutlxen S S S . Anio ott irt dtt

Gtrlchtsiyitem ausgeiien. Urn dle FunkUomUhllkelt der Ge-
rlchte nlcht unn0t1( zu bd ut en . lOUten (Ue dene iage n - ((1. 票造議를誇딘s및語를및流는 Bllduoc

a o d e n zu bez린뎌린膽理린출駱 - 震린출紐朧출린chte tlJ en린 JUnz Udi를
h7.漂%및流c:票sr濫漂및雲漂및
k B o n c n .

M c 諒를Kamme流組dunt 班獄辰r린諒 謂誇Elnt朧撚繼t d e r
朧en Verkn출拏funfen mit (1en KomnumalvefW피撚?en Btdit L l o d e r 1m Z d t i a u m Mtl/Juni begooiKn v a d tm Hettot *b-
m e h r d l a * Bedeutunc hatx-n. tt*d0o**en wetdtn. Vorgesehea lit, la Btrlin, Leipil*. K u l -

z u 匠린린린料 諒및wdc h e ObergerlditA all Qerlchte 2.I m t u z M*rx-St*dt u n d Dre*den eltene K-tJnmetp xu blldeo. FQ r die"
iu btlden ilnd (vgL audi 4료료긴J. 1m neueo C V G tit (1*won Ietzlcea Beztrke

濫漂를료9를雲료漂 漂惡.志료를
Gerldite in d e n U n d e r a d e n L a n d e * - .H * B U U * c d * b u r ( (SadMCQ'Anhalt),

Roitock/SthWtrtn/N(ubrtn[3(cbutt (MedcleoburO,
JutUlverw*1tunt der Mlnlstertunu d e r Juatli imto-itebeo. Erfutt/Gen/Suhl (Thdrinien), '
UIn die Ne u & )M u n g da C V G slnd die tOr dle Staatiaiiualt-.

sdwft erfOtderUchen R e g e h m U n zu Intecrleren. Dia bltbertge 請淸語諾를認讀를를 2讀請m werden.
KoozepUoo. Stdlung u o d Autgtben der Sttttstnwtltichttten Bcdltlkhe G n u u H a f e a datdr find durdi elnt
.ilnd den Gerlchtcn der jewelllgen Ebene zuzuocdnea uo d der - V O O t x r d l e R ( d i t t t n w * 1 t a 1 c * m m e m u n d eln*
Dtenstaufsidit durdi die Justlzverwaltung zu untentdlen. - A0 ( i b e r ( 1 1 e B H dt m ( 1 e r R e ( 1 t t u nw s l t i k a i i u n e f n
Ihre Au t g * b en slnd aut da s Stralvertahren zu b o d i r i n k e n z u i d u U e n .

流L 濫t%f를流fs7qs票漂를誇및漂 .S.Z.1. StrafmMcu할L
露鶴dieh출讓 - dlt gesetzlldien Beattnunungtn Ober dle godl- ni, pa bealulchtltten HwtiulBiunt (1e* Str.lvoniuga uu
s d i a m i a i e a o e r i a i t e tllliuneoen. . d e m VenLntwortuoesbwlch des Klnlsterlunu lar Inntre A n -

惡터터電 ' 린린毒간章資商1曆출犯린料聲 telegenhelten und zu. stlner EIn(Uederun( 1n d l t Jiutlnrer-

waltun* (vsL 4,5.) erforderUchen gefetzfeberllchen Mx C a* h -
M I t d e r B i l d u n g v o n L & n d e m 1st (1 ne d e m . tader&tlven 毒知*惰- men, sLnd 1m ProzeO der I-anderbtldung vortubereiten un d 1n
aufbau entsprediende Juatlivrrwaltung tulrubauen. In .1(dem idner Folge zu realbleren. Dle OrganliaUon'des Stratvolliu-
L a n d w l r d als BelU nd tcl l d e r E x e k u t l v e eln (Landea-lJustli- tts uo d dle Verwtltung der Vollzugiaiuialten 1st idirtttwelse
mlnlsterlum zu schtKe n sets. d* s die Justizverwaltunc tdr * U e 1n dlt Komptteni der Llnderjuitizmlnliteilen zu Obtrtrttcn.
L*nde)]mt1zor(ane ausQbt. Dle zeDtrale Anlettunc dutdi d*s Daiu b*d*rt a da e r Anderung d a
料 7 暇린糧燎 der J 린 挑 wlr d da ml t bweltlgt D I e v o n I h m - Stratvo11zu(3|aetces.
bislanU gegendber nachgeordneten Gerlchten u n d azKleren Der Strttvollm* loUte spltateiu 1131; w e n n dle Ltndi-c-
RetHt-(iineteorttneo w a h r c e n o m m e n e n Au1l*b*a we rd t n *ub blldunf bis dahln erfolst und dle ArbeitsUKifkelt dec Under-
die LSadtflustltinlntiterten ru Qbertrafen tela. Seinc Be- JiutlzmlBUteriea (ewlUirlelstet lit, Qb e m o n u n e a we M e a.

. 6 5 2 .





D m c k s a c h e 1 2 / 6 8 5 4 Deutscher Bundestag - 12. Wah1periode

N c u t Juitli 8/90 x v

- Vocbtreitung der Arbeitsrichter aut neue [ttchtsvorschrit-
: c n u i m Arbeltiredit; d 7 f r 7 流 認oc2誇른Lcra는J9f
- Fortbildung der zustindlgen Rlchter und Justlzsekretiire Fortbttdungselnrlditungen gegeben werdfn. Elne H*upt*u(-
au t verwaltungireditlichen u n d weiteren Sttentlldi-rechtll- g a b e d e i Rlchterbundes d e r D D R u n d welterer (efe11sch*It-
c h e n Ctbleten; licher Benibi(r*mien lollte vo r allem die F o n b l M i m t leln.
- Vorbereltung der Rlchter, Nottre u n d Justlxfekretire aut FortbUdung durch die Just1zverw*1tun( wlrd sleh kQnttls
.dl출 린雌피緖린출諒찰 wiederelnCdhrung der Frelwl린淸찰理 臺출린cht T tut prlnilpidlt Fr)tt" b o c h r t n k e n mQiscn. Sle wlrd in die
b a r k d t ; 憲iHtlnd地紅찰狀 dtr Juitlzmlnis諒린en der U n d e r elnfehen.
- Sduilung der Stralrlditer m m B.StA G u n d zu welteren Allerdlnu tat die Voctiereltunf d a ( e u m t e a Penonslb*-
Stratreditsneuerunten. stands uit die lldl-ius dtr Reditun(1e(diU(K er(*b*ndcn Bll-

EIn (lOOef Tell dicier WelterbUdunfsautfaben wlrd tiber du ng un f on le n ms en cine so uniluifreldie Auf(*bf, da H sl*
Le ht Ci ng e la W u s t r a u mit uuthlldlende n bezlrldldien Sd iu - w e d e r d e m elnielncn Jurilten illcla Qber tane n nodi v o n d e n
lu n fi m Oi u hm e n und Setbsutudlum felSit werden. D l w xlch erst blldcnden LInderJustlzmlnlJteflcn loldint werden
MaOnahmen' haben bereits befoanen. Dle Jurbten am der kann. Sle lollte d*her (Qr cine 0t)ert*ntiett noch v o m MInl-
B R O u n d Wcstb erll n w e f d e n (label Untefsc atzuns geben. In- iterhim de r Justiz (eleUtct werden.
i w i K h e n U e g e n audi Webterb11duo(ian|ebote der Unlvenitl-
te n la B e r U n , Letpzlg, H a U e . J e m . u n d Ros tod c vor. die im
Terrltorlu m v o r ti l e m tO r die Qualillzlerunf z u m H a n d e l i -

7 . Matcnelle Voraussetiungen

u n d Geidltchattirecht mit (enutzt werden. kBnnen. Dle mit der Rcchts- u n d Justiziclorm *n(fstrebte Schatlunc
Ne be o dlesea speziflxdien, auffabenbezoienea u n d mel- einei lunktlotutlhlttn RechtipQeteiyttenu \st ohne die Ge-

i t e m .紐撚인를短料壞 zu IS le nd en 출출피細組린린린暮蓼掃으廳cahmw 燎및린朧 wihrtebtung der llntniletlen, materlellen u n d ttchniiAen
jcdt m Jurbten e1n( umf*sseni1ere u n d systenutlichere Eln- Vorauuetzunccn nlcht mSlllch. Zur Slchtnmi loibaoodere
服 h r u n ( u n d E l M r b e l t u n t In.피 e s諒表諒- 린띤 朧惡di鱗o편燎린諒雌 피ncf uiub幽및린雌識 Be(h諒燎雅識騷諒(*1od v o m 崙諒鵬 郎略출識蠟
d e r B R D , dle 1n Ih re n w e i e n t l k h e n Telle n el n n ul dl e Sti*ts- sene Mlttd zur VerfQfung zu ttellen, um' den Rldttcm d*J
u n d Reditsordnung 출拓鶴 朧t를撚린織諒流駱 麗린인楓s組리聾 料行 o r d Q u n E S s e m U e Au i d b en I h r a A m f t s zu ermSgUdieo. D u
wtrd, ermCgllcht w e M e n . Dlese Au t g a b e wi rd n u r mlt t l m - beK撚料 tben賜 出출Tit淸kdt d鶴 脚간린雌零理 知r를린tchtn &淸
laner핀崙情 UnterstQtzung d撚撚 출鵬 B M J u n d die L a n d n - audi d n jurlstlsdi-teduilJdien Be re ld u u n d die Eliutulunx
Justltmlnliterlen d e r B R D zu l&aen (e1n, die v o r ' t l l e m di e der entspredienden Mltaibdter all Be am te n*di d e m noch
織經출朧法 hhal린柱h출 린鵬朧朧楓犯ufig O b e r n e h m e a sollte淺 靈燎諒 zu erac b린諒nden Be un tc nr ed it d e r D D R -

k . .t R e n .

t Q r dleses Projekt h a b e n Im Aprll 1990 b e - E s k u m d*.von *ui(ef*ncea w w d e a , d*0 slch der zusltz-
"die u n d h6hergr*d1te Bcdart nlcht la kdixester Zcit *bdek-
ken llOt, tan de m din audi tiler ichrlttwelxe vorzubeheo kt.

*.료 蘿tr moD li ler unf d e r A t u b l l d u B f dw9f語認流o認請淸를漂zo및를流誇
Dle AofleldiUDg der Stud1en(1n(e u n d E x a m e a lollte iut der die ce b lu d t mU I s e Unterbrlntunt zu lidiern.
G r u n d l x e d e r Be r * tu n ( se r ( eb n 1 ue d e r L o c c u m e r T출軍린料雌 1880 konn ten btrtlU V t r t o d w u n t e n herbe1(et0hrt <「출출-

v o m Ml r z 1890 erfolgen- SIe wdrde n a ennSglldien, dle vler- den. (o da0 bilber tdr dle 1m Wlderspruch xur Gerlchttkut-
jlhrlte Un l v e r s l t t t M u i b U d u n t 1n d w D D R u n d d u U n l v e r - tur untercebrachten DIeiutstdlca zu t i n e m (roCen Tell ((n
s l t l t i e x a m e a u i c h W t l t e r h t n b d z u b e h a l t e n . den Bezlrkeo Rostodc, Sdiwedn, Potsdam, Frankfurt/Oder,

In. iwel wesentUchtn F m c e a wird abcr KompromlQbereit- Cottbui a n d 출린라 bewere rtumllche Vorauiwtzu襲雌출a 출e-
ichatt un um g ln gU c h leln. E a wird Wthrsdwlnllch akzeptlert ichatlen we rd en koaaten. N o c h elner Kltnu린 切組rten die
w e r d e n mQ s s e n t . d &Q d u 'UniversiUItsexanKn ntcht m e h r d e n Gebaudetr*(ea la Berlla (Stadtbezlrksierlcht KeUerdbtt), in
Z u f u g zu e l n e m jurtstliditn Btrut erSttnet u n d d u n l t ein de n Stidten b1*(debur(. Ltlpdt u n d Kart-Uux-St*d&. Z u r
welterer Auxblldungsgang mi t St*tUp rdtunt notwendlge Vor - LBsung dlaer Probleme werden In 'dlefea Terrltoclen A n -
au u e tz u n c (dr.cine voUlurtattldit AusbilduDg wird- itreneuBfen uatenuxnmen. Eriebalae llad *ber noch *tcht-
'. D e r m l t . d e m Rkhtersesetz d e r . O D R .u g e ftreble Vo r b e- bar.
r린諒n를린淸雌린 tdr.'dle.Btdi撫인諒裏出erute 'txrOd간di린雌 .bc- KliuldiUldl dtrSrweiterung der Oedchtsbukeltea tit M -

rtlti-KOnttlte Notweodlckeltea.'.Er beflnnt u n l.Septembe r zustreben,-daQ d a m l t verbiindeae M a O m l u n e n zur E r h B h u n t
11 9 0 m i t d e n A b s d v c n t c n d e r K u m b o l d t - U n l v e n l U t Be r l ln des Perioc識燎鱗tindi sowle dle riumllche A b l l c h e m n f B e -
u n d def Frledrldi-Sthltler-Untversltlt Jen*. E r wlrd.ln d e n t 組 린 識 l 린 料 i 刷린 料 聲識 諒 - b z w . P * . 識 > m 飜諒加 a 識 u 린 鵬
n l c h l t e n J a h r e n a u d i d e n A b i o l v e n t e n d e r a n d e r e n S e k t l o n e n werden. Du nl t wi r e c*w1hr1ebtet, d*B die IQr dlesen Zw e d c
Rechtnrliscnxdtalt oUenxtehen. benOUfteo Mlttet huuht1tsm11U| slchergateUt u n d praxla-

Dle 'Anfleldiung da 'Vorbereltungidleaitcs *n d*n d w w l r k u m etngoetit werlen kannten.
B R D lollte htiulchtUch dei AiBblldunginlvetui. de r Z d t d u i e r
un識 린es E x a m e t u 機찰拓流en. Dazu w Q r d e die Bll識un雌 官출籠

'.tzprlltungsamtem in (1(n L l n d e m oder elnes JuatliprQ- 8 organlsatlon der M a B n a h m e n
; 撚미諒찰 b e l m M厄加紐린料理 de r Ju小 t 출피어derlldi w e r d e n . zur Rechtsanglcichung u n d zur Rechts-

Eln zentrales Justtzprdfungsamt wQ rd e In de n ei-sten Jahren u n d Justizreform
C e n Q c e n .

U m tin mB g ll d u t elnheltllcho NI ve a u in de r Unlvenltlts- 1. Zu r BewU tlg uns dcr Aulgtben der Rechtxu(1e1(hun(
u s b H d u n f in der D O R u n d der B R D iu errelchen, soUten 출이兆출 출h凉 린출綠諒디r린cu飾린雌 Rechtlkomn린M<on 蘿출紐約d<t w e r -

dle Studlenplltne angegUdien und elne enge Zusanunenarbelt den, der aul b d d c Q Selten Vertreter der Juitiiminliterltn
zw li ch eo d e n Faku lta te n uigeitrebt werdeo.. u n d ggf. wtiterer elnzubezlehender 0r(ane uigehOren. Sle

Dle Vonchlige vo n L o c c u m far die Uberganciregelungen
bla zur Verelnheitlldiuof voo Auiblldung u n d PrQlungen in t濫r漂를?e惡9를語語c 9L豈및語는
elneol icumtdeuUdien Start verdlenen flelchtalls Beachtung.
Insbesondere der erreldite Konsens 讓岐를 Examecuanerkennun裏 및% s및를r료rtT들9票a漂漂및漂
駱璉諒 rMus信商 린聲den: .Ole 를辰 惡린를 .ver피識氣출Itlldnin蘿 e c - stet werden, dle de r Rcditskonunlulon zuubeitcn. A k UnttT-
brachten Studlenlelstungen eliuchlleailch der Absdil린朧를출린聲 - aTbeitigru'pven k o m n w n la Be t n d i t :
nlsse sollten fegeiudtlg anerkinnt werden. Zu r A u t n t h m c - Rcchtspdeceredit (Gruodlagen),
e t n a Jur is te nb er ufd 1m beweilJ a n d e r e n Tell Deu tic hla nd J - 雌班eotltdia R e c h t (S切毒편 - u n d V*rw*1tun(iredit),
sollte. lolaoge die Inbattlldie G1(fichheit von Auablldung u n d - ZivOfecht. Huideli- u n d GewllidiattSKdlt.
Pr(Uungen nodi nlcht trrtlcht lit, cine Zusatzausblldung u n d - Strttretht.

漂들11." 三 StrafprozeQredit,
zi라淸燎料Brt찰라

- A r b t l U - u n d Sozlalredit,
출.출. 蠶를및린인를출 F출리할ad騷臘卵識출班驛料細 - Paml Uen rec ht,

- FI na nz - u n d Steuerredit.
Dle Welttfblldung sollte sidi von elner vomehtnllch zentral - Pttent- u n d M t r k e n r e c h t
und be諒r린 ch, 린賜 를편諒라料竝料를디린 震친출l切및料 und dur란ite- Dle TBUgkeit der Unterarbeitsgruptxn bedarl der Koordl-
tilhrten Elndchtung zuc persOnUchen Angctegenhelt ledes e l n - nlerung. Dlese soUte auC seiten der D D R durdl elnea eatlpre-

誇 L 5 를 a s 를 喆 출 7 a t o 喆 f dienden Berelch Im M d J tesldiett werdeo.

llche Qmllflkatlon selbst verantwortUch 1st un d dttdr selblt L 5 h를 a ung und Dur撚撚淸린廳崙 撚緊 耐를耐린출出崙鵬

Sorge iu trtgen hat (elRsdilleBllch der Flnanzlerung und .ier die EUngUedenug da StxaUlchen Vertrassserichti lo dle
st를雌dlfen Aussta라린理露 hlit neuer Fachllteratur). ordentllche Gerichtsbttkelt,

. 6 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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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 s N e u * Jur.l.' I.fO

- dle Ub cf na hm e dei Strtfvollzugs, R천撚차린流撚9 btidcr dtuii流歸 料雌締 pLi* 燎撚
- (iie Elailledcmni der StJitsanw*1tsdia1t, Rrchtl- u n d Jutizr피.arm. E i s n i m s d 6*r*1t( ins Vp린란漆 린*r

- dlc v o m M(1J vorzulegenden gesetzlichen B e s U m R f u n c T O
tlnd unttr Knbeilehung dcr jewelli berdhrttn 0rt*n( Ar- t c流zL.o漆溫는를r濫認및<를料語
o의謂漂를喆der BIIdung der Lliulerjustlzorxaa* ttnd 'nldit ett StUtn GrunSIaft. Des Minltttrltim dtr Jiuti; . J l a r

in di* VfrhaiuUuitp*d*Ifpat1on der D D R m c h t unmlUt.'bar
a u i d e m Be i t a nd (1er Rechtipflegeorfane d c r Bcz irk * 1n d e n einb'zoytn.
lultOnttlfen L t n d e m Atbelttttlbc xu bUdco. .Zur Ab tt lm - I T U O W t l t btitfhl xuiar 婦出卵加친 聲bt諒鵬린mrnoxp, 小漆t
nM繼聾 uo d xur V諒출린터nn雌 린er Obertracuoc dcrzdt nodi ober t)o1I*t1iu1ipt D*ektmf*0l*Id))t*1t twtuhtn d*n b(*r **(-
u n t n l vahrxenoihmeoer -Aulcaben iab die Uad*rjust1zm1-
nlftcrlcn *oUte be cln Vcrtirter d a M d J in ( U e A i b d t die. g漂및rr를票출語sl7를st를語漂를票9을需7들
ter G m n l e n einbcxofen werden. I財 출린 崙雌tUutrtmpi xur A*chUait0lt1(hun린 蘿聲린mmsMots.
D ( u Tontthtnd* Mattriat cnthJlt ein* Staodorfbuttmmang dlt r.T. C b c r dl* (m A b n h n t t t S cnthflttnfo Pot1ti(m*B

d a Mbni*t*r(iinu (t*r Jutlz *ur D w d t f E h i m g *ix*r axJ dii M n a t u燎*h*t

;.,W*1B)er.13U

S t a n d d e s Uber gangs z u m ,,Norma1aufbau" der Gerichtsbarkeit

I. O r d e n t l l c h e Ge rl ch ts ba rk el t

(Errichtung von Amts-, Land- u n d Oberlandesge-
hchten)

1. M e c k l e n b u r g - V o r p o m m e m seit 1.Juli 1992

O L G Rostock; LG Neubrandenburg, Rostock,
/ Schwehn, Stralsund; 3 1 Arntsgerichte.

2. Sachsen-Anhalt seit 1.September 1992
O L G Naumburg, LG Dessau, Halle, Magdeburg,
Stendal; 36 Amtsgehchte.

3 . S a c h s e n seit 1 . J a n u a r 1 9 9 3

O L G Dresden; L G Bautzen, Che mni tz , Dresden,

Goilitz, Leipzig, Zwick출린; 40 Amtsgencht출 .

4 . Thuringen z u m 1.September 1993
(voraussichtlich: O L G Jena; L G Erfurt, Gera, Miihl-

hausen, Meiningen)

5 . Brandenburg z u m 1.D e z e m b e r 1993

(voraussichtlich: O L G Brandenburgi LG Cottbus,
Frankfurt/Oder, Neuruppin, Potsdam; 25 Amtsge-
hchte)

II. Verwaltungsgerlchtsbarkelt

1 . S a c h s e n - A n h a l t seit 1 . F e b r u a r 1 9 9 2

O V G Magdeburg, V G Dessau, Halle, M a g d e -

burg.

2. M e c k l e n b u r g - V o r p o m m e m seit 1.Juli 1992
O V G Greifswald; V G Greifswald, S c h w e n n .

3 . S a c h s e n seit 1 . Jul i 1 9 9 2

O V G Bautzen; V G Chemnitz, Dresden, Leipzig.

4 . Thuringen seit 12. D e z e m b e r 1992

O V G Weimar, V G Gera, Meiningen, Weimar.

5 . Brandenburg seit 1.Januar 1993
O V G Frankfurt/Oder; V G Cottbus, Frankfurt/

Oder , Pot sd am .

- 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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料린燎刷er 14

Rechtsquellen z u m Rechtspflegerecht der ne ue n Lander

I. B u n d e s r e c h t l i c h e V o r s c h r i f t e n b ) An o r dn u n g liber die Bestellung v o n Dolmet-
s c h e m un린 출bersetzem f心r die G e h c h t e u n d

1. AUge mein geltende rechtspflegerechtliche Rege- staatlichen Notariat e v o m 5 . F e b r u a r 1 9 7 6

lungen
c) Ordnung tiber die Bildung u n d Arbeitsweise der

a) uneingeschrankt, soweit nicht in den Anlagen R i c h t e r w a h l a u s s c h u s s e v o m 22. Juli 1990.

z u m Einigungsvertrag erwahnt
Brandenburg:

b ) nach M a B g a b e der Regelungen m Anl. IKap. III
a) Gesetz zur Ernchtung der Arbeitsgerichtsbar-

Sachgeb. A Abschn. III des Einigungsvertra-
keit im Lande Brandenburg v o m 21. Juni 1991

g e s
(GVBl. I S . 186)

c) ohne Vergleichsordnung, Konkursordnung,
b ) Gesetz zur Enichtung der Sozialgerichtsbarkeit

Bundesrechtsanwaltsordnung un d Bundesno-
im La nd e Brandenburg' v o m 3 . M a r z 1992

tarordnung.
(GVBl. I S .86)

2. Sondervorschnften der Anlage I Kap. III Sach-
geb. A Abschn. III (in g e h n g e r e m U m f a n g auc h an

c) Gesetz tiber die Neugliederung der Kreisge-
richtsbezirke im La nd e Brandenburg (Branden-

anderen Stellen) des Einigungsvertrages, soweit

nicht zwischenzeitlich auBer Kraft gesetzt oder
burgisches Kreisgehchtsbezirksgesetz) v o m

mod if iz ie rt. 8. Dezember 1992 (GVBl. I S . 486), geandert
durch Artikel 2 des Kreis- u n d Gerichtsneuglie-

3 . Gesetz zur An pa s su n g der Rechtspflege im Bei- derungsgesetzes v o m 24. D e z e m b e r 1992

trittsgebiet (Rechtspflege-Anpassungsgesetz) v o m (GVBl. I S .546)

26. Juni 1992 (BGBl. I S . 1147).
d ) Gesetz tiber die Errichtung der Finanzgehchts-

4 . Gesetz zur Priifung v o n Rechtsanwaltszulassun- barke간 린流d z니r A狀피竝hr組理g der Finanzgenchts-

gen, Notarbestellungen u n d Berufungen ehren- ordnung im La nd e Brandenburg (Brandenbur-

amtU cher Richter v o m 24. J u U 1992 (BGBl. I gisches Finanzgehchtsgesetz) v o m 10. D e z e m -

S . 1386). ber 1992 (GVBl. I S .504)

5 . Strafrechtliches Rehabilitierungsgesetz v o m e) Gesetz tiber die Erhchtung der Verwaltungsge-
29. Oktober 1992 (BGBl. I S . 1814). richtsbarkeit un d zur Ausfuhrung der Verwal-

tungsgehchtsordnung im Land Brandenburg
6. Gesetz tiber das Ruhe n der Verjahrung bei SED- (Brandenburgisches Verwaltungsgerichtsge-

Unrechtstaten v o m 26. M a r z 1993 (BGBl. I setz) v o m 10. D e z e m b e r 1992 (GVBl. I S . 502),
S . 392). geandert durch Artikel 3 des Kreis- u n d

7 . Als (partielles) Bundesrecht aufrechterhaltenes Gerichtsneugliederungsgesetzes v o m 24. De-

Recht der D D R (teilweise in spater geanderten zem be r 1992 (GVBl. I S .546)

Fassungen), insbesondere f) Richtergesetz des Landes Brandenburg (Bran-

a) Rechtsanwaltsgesetz v o m 13. September 1990 denburgisches Richtergesetz) v o m 24. Februar
1993 (GVBl. I S .2 )

b ) Verordnung iiber die Tatigkeit v o n Notaren in
eigener Praxis v o m 20. Juni 1990 (mit Gesetzes- Mecklenburg-Vorpommern:

rang) a) Gerichtsstrukturgesetz v o m 19. M a r z 1991

c) Gesamtvollstreckungsordnung v o m 6 . Juni (GVBl. S . 103)

l 9 9 o
b ) Landeshchtergesetz v o m 7. Juni 1991 (GVBl.

d ) O r d n u n g zur W a h l u n d Berufung der ehrenamt- S . 159)

lichen Richter v o m 1.September 1990. c) Gehchtsorganisationsgesetz v o m 10. Juni 1992
(GVBl. S .314)

4 . S a c h s e n :
II. D i e wlchtigsten landesrechtlichen Vorschrlften

a) Richtergesetz des Freistaates Sachsen v o m

1. Als Landesrecht weitergeltendes Recht der D D R , 29. Januar 1991 (GVBl. I S . 21)
i n s b e s o n d e r e

b) Gesetz liber die Organisation der Genchte im
a) Gesetz tiber die Schiedsstellen in d e n Gemein- Freistaat Sachsen (Sachsisches Gerichtsorgani-

de n v o m 13. September 1990 (teilweise Bundes- sationsgesetz) v o m 30. Juni 1992 (GVBl.
recht) S .287)

. 65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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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S a c h s e n - A n h a l t : f) Gesetz tiber die Organisation der ordentlichen
G e h c h t e im L a n d e S a c h s e n - A n h a l t v o m 24. A u -

a) Gesetz zur Ausfuhrung des Arbeitsgerichtsge-
gust 1992 (GVBl. S .652)

setzes fiir d a s L a n d S a c h s e n - A n h a l t v o m 23. A u -

gust 1991 (GVBl. S .281) g ) Richtergesetz des Landes Sachsen-Anhalt v o m

b ) Gesetz zur Ausfuhrung der Verwaltungsge- 1.April 1993 (GVBl. S . 170)

hchtsordnung u n d zur An pa ss un g hchterrecht-
licher Voi-schriften v o m 28. Januar 1992 (GVBl. Thuringen:

s . 36)
a) Thiinnger Gesetz zur Ausfiihrung des Gerichts-

c) Gesetz zur Ausfuhrung des Sozialgetichtsgeset- verfassungsgesetzes v o m 30. Juni 1992 (GVBl.
z e s fiir d a s L a n d S a c h s e n - A n h a l t v o m 19. M a r z S .304)
1992 (GVBl. S .292)

d) Gesetz zur Ausfuhrung der Finanzgenchtsord- b ) N e u b e k a n n t m a c h u n g des Thuiinger Gesetzes

n u n g fur das L a n d Sachsen-Anhalt v o m 24. A u - zur A u s f u h n m g der Verwaltungsgerichtsord-

gust 1992 (GVBl. S .654) nu n g v o m 15. Dezember 1992 (GVBl. S .576)

e) Ausfuhrungsgesetz des Landes Sachsen-Anhalt c) Thuringer Gesetz zur A u s f u h n m g des Arbeits-

z u m Gerichtsverfassungsgesetz v o m 24. August gehchtsgesetzes v o m 22. D e z e m b e r 1聾聾2
1992 (GVBl. S .648) (GVBl. 1993 S . 1)

'i&mnw' IS.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De r Ministerpr讀雪ident

A n o r d n u n g 2 . Rechtsanwalt, de r bisher nicht im 竝料출理출lich출料

Diens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f der Grundlage des 5 6 Abs. 2 des Gesetzes v o m
tatig war,

25. September 1990 z u m teilweisen StraferlaB (GBl. I der in einer Vollzugsanstalt ist oder
Nr. 65 S . 1987) wird folgendes angeordnet: w a r .

(2) Die in Absatz 1 N u m m e r 1 genannten Mitglieder
w e r d e n d e n Landessprechem vor Ablauf des in 5 1
Abs. 2 genannten D a t u m s aus d e n L a n d e m Baden-

5 l w출피temberg, Bayem, Bremen, Hessen, Hambur聲 .

Niedersachsen, Nordrhem-Westfalen, Rheinland-

Pfalz, Saarland u n d Schleswig-Holstein benannt;
(l)Zur Uberprufung von Urteilen der Strafgerichte

zulassig ist auch die Benennung eines Richters oder
der Deutschen Demokiatischen Republik, die vor d e m B e a m t e n , d e r sich bereits im R u h e s t a n d befindet.
1.Juli 1990 ergangen sind, w e r d e n fur d e n Bereich der

kimftigen Lander Brandenburg, Mecklenburg-Vor-
po m me r n , Sachsen, Sachsen-Anhalt u n d Thuringen

bei de n jeweiligen Landessprechem unabhangige 8 3

Ausschusse eingerichtet.
(1) Die 諒be耶nifung erfolgt auf Antrag eines Straf-

gefangenen durch einen AusschuB desjenigen m S 1
(2) Die Landessprecher berufen die Mitglieder der Abs. 1 genannten Landes, in d e m die Strafe vollzogen

A u s s c h i i s s e bis z u m 10. O k t o b e r 1 9 9 0 . W e i t e r e A u s -
w i r d .

sch註sse k출理流e理 流출chtraglich beruf출理 werd출料, soweit

eine zeitnahe Pnifung der Urteile dies erfordert. (2) In d e m schtiftlichen Antrag soll angegeben
werden, welche Einwande gegen das Urteil erhoben
werden. Hie린출r wird den Strafgefangenen von d e r

Leitung der Vollzugsanstalt ein Formblatt zur Verfii-

gung gestellt. Der Antrag ist bis spatestens 31. Dez em -
5 2

ber 1990 der Leitung der Vollzugsanstalt vorzulegen,
die ih料 빈約verzuglich, 狀理출er Beifiig린料g einer Abschhft

(1) Die Ausschusse bestehen aus je eine m des Urteils, falls ihr dieses vorliegt, d e m zustandigen
A u s s c h u B zuleitet.

1. Richter, Staatsanwalt o d e r B e a m t e n mit Befahi- (3) Der AusschuB ist berechtigt, Akten beizuziehen
g u n g z u m Richteramt, der eine langere Berufser-

fahrung besitzt,
un d Auskiinfte einzuholen, w e n n dies zur Uberpru -

u料g des Urteils erforderlich erscheint. A U e B출h諒d찰琉

. 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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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be n i h m hierbei jede erforderliche Unterstutzung (2) De r AusschuB iichtet seine Empfeh lunge n unter
zu ge wa hr en u n d alle erbetenen Unterlagen zugang- Mitteilung ihrer wesentlichen G n i n d e an die Stelle,

lich zu machen. Der Strafgefangene soll geh 피 w e r - die fur die Durchfuhrung der empfohlenen MaBnah -
d e n . m e n zustandig ist, erfordern diese einen Antrag, so ist

die Empfe hlung an die antragsberechtigte Stelle zu
richten. D e r A u s s c h u B unterrichtet a u C e r d e m d e n

8 4 Strafgefangenen uber die Empfehlungen unter Hin-
weis darauf, da C dieser selbst fiir die Durchfiihrung

(1) Der AusschuB sphcht Empfehlungen zur Fort- der M a B n a h m e n erforderliche Antrage zu stellen hat.

dauer der Vollstreckung un d weiteren Sachbehand- Au B er d e m ist die Leitung der Vollzugsanstalt zu

lung aus, w e n n er mehiheitlich zu dei Auffassung unterrichten. Sieht der AusschuB v o n einer Em pf eh -

gelangt, daB wenigstens eine der folgenden MaBnah- lung ab, so unternchtet er hiervon de n Strafgefange-

m e n in B e t r a c h t z u z i e h e n ist: n e n u n d d i e Leitung der Vollzugsanstalt; der Strafge-
fangene ist darauf hinzuweisen, d a B h i e r v o n n i c h t

1 . Kassationsverfahren; seine Re ch te beruhrt we r de n , selbst M a B n a h m e n zu

2 . strafrechtliches Rehabilitationsverfahren; beantragen.

3 . Wiederaufnahmeverbahren;

4 . Gn a de n v er f a hr e n ; s 5

5. Strafaussetzung nach TeilverbuBung;
N a c h Abschl린惡 ihr출를 Arb출u출理 린理t출r前cht출駱 di출

6 . Vollstreckungsunterbrechung aus besonderen
G r u n d e n .

A u s s c h u s s e die Justizminister liber di e 諒berprufun-
gen u n d ihre Ergebnisse.

Berlin, d e n 2 . O k t o b e r 19 90

d e M a l z l 6 r e

D a t u m des Eingangs bei d e m Leiter der Vollzugsanstalt

D a t u m des Eingangs b e i m Aussch린曆

F o r m b l a t t

Antrag a n d e n PrufungsausschuB

N a m e des Strafgefangenen: Zusatzliche Bemerkungen:

V o m a m e :

G e b u r t s d a t u m :

Vollzugsanstalt:

Urteil(e):

Gencht(e):

D a t u m (Daten):

A k t e n z e i c h e n :

Straftat(en):

St r a f h諒he:

Der AusschuB ist befugt, Akten beizuziehen, Aus-
zu v e r b u C e n d e Reststrafe:

kiinfte einzuholen u n d Empfehlungen fur die weitere
Ei n wa n d e g e g e n das Urteil: Sachbehandlung auszusprechen.

Bi tt e a n k r e u z e n :

Ich bitte darum, v o m AusschuB angeforderte Akten
D 1 . z u h o h e Strafe diesem auch dann unverzuglich zuzuleiten, w e n n

D 2. unhchtige Zusatzstrafe bereits eine gerichtliche 諒berprufung (z. B .Kassation)
oder ein Gnadenverfahren eingeleitet ist.

D 3. politisch bedingte Verurteilung oder Straf-
scharfung

D 4 . Sonstiges Ort, D a t u m

l l l t x l t t l t

Unterschr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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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m m e r 1 6

unabh崙暇gig출 A暇ss출h諒s雪출

S a c h s e n - A n h a l t
Mecklenburg-

Thiiringen Brandenburg S a c h s e n
V o r p o m m e r n

Gesamtzahl der |136 2 l 5 9 o 8 6 6 d a v o n 3 7 5

angeh출피e G e - 4 6 z w i s c h e n z . 8 Ge f a ng e n e 282 Brandenburg

fangenen bzw. Entlassung e n t l a s s e n be t r ef f e n d

der gestellten 106 keine E m p - 1 Gefangener
An t ra g e fehlung F l u c h t 8 4 be r e i ts e n t -

4 a n a n d e r e 56 Antrage zu- la s s en

u v e n ruckgenom- 8 4 R u c k n a h m e

8 unzulassig, m 奮 理 Antrag
d a Urteile 3 k e i n e Emp- ] 34 keine Emp-
n a c h d e m fehlung, d a fehlung, da
1 . Juli 1 9 9 0 als an ge me s - als ang em es-

e r g a n g e n s e n er a ch t e t s e n er ac ht e t

w a r d e n ist w o r d e n ist

2 E i n z e l m a B -

n a h m c n nich t

angezeigt

in w i e v i e l e n 5 l 2 o 8 o l 9 襲

f a l l e n w u r d e n

d u r c h d i e A u s -

schiisse Empfeh- I
lungen ausge-
sprochen?

W e l c h e Empf eh- 17 Gn ad e ne mp f . 6 G n a d e n - 58 Ge f a ng e n e n 3 Empfehlun-

lungen w u r d e n 14 Ka s sa t io n s - 딘卵린딘i를출 w u r d e e i n g e n zur Re -

ausgesprochen v e r f a h r e n 8 K a s s a t i o n s - G n a d e n g e - habilitierung
u n d wi e oft ge- 11 Empfehlun- v e r f a h r e n such empf. 6 Antrage auf
s c h a h di e s im g e n a n 3 Aussetzung ] 20 Empfehlun- W i e d e r a u f -

e i n z e l n e n ? S t a a t s a n w . Rest Jugend- [ g e n z u r g e - n a h m e d e s

w e g e n vorz. strafe S 8 8 richtl. F e s t - V e r f a h r e n s

Entlassung J G G stellung der 4 1 Ka s s at i o n s-

(S5 57, 5 7 a 2 V o U z u g der u 理zulassig- antrage

stpo) angeordneten keit d e r Voll- 26 Gefangenen
1 K a s s a t i o n s - MaBregel vor streckung/ w u r d e e m p -

u n d G n a d e n - e i n e r w e i t e - M a B g a b e fohlen, ein

v e r f a h r e n r e n Strafvoll- 14 d ) bei Ju- G n a d e n -

(Strafe mit streckung gendlichen gesuch zu
rechtsstaatl. d u r c h - 1 Therapie- st e ll e n

M a B s t a b e n zufiitiren empfe hlung 112 Empfeh1un-
n i c h t v e r e i n - 1 strafrechtl. A u f h e b u n g gen, die
bar) V e r a n t w o r t - gerichtlicher Moglichkeit

5 K a s s a t . u n d / lichkeit z u K o n t r o l l m a惡- einer vorzeiti-I
o d e r G n a d e n - priifen u n d n a h m e n g e n Strafaus-
v e f . z u e r w a g e n , setzung zur

1 n a c h H a l b - o b Bew ahr un g
strafenver- K a s s a t i o n s - n a c h 5 5 57,

b u C u n g Aus- v e r f a h r e n 5 7 a S t G B z u

setzung der n u t z e n .

Reststrafe

2 V e r z i c h t a u f

Empf. w e g e n
b e v o r s t e h e n -

d e r E n t -

lassung

. 6j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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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a c h s e n - A n h a l t
Mecklenburg-

Thuringen Brandenburg S a c h s e n
V o r p o m m e r n

In w i e vi e l e n - V o n d e n |keine Angaben - V o n d e n

Fa l l e n ist e s auf- 츠 Gnadenemp- 58 G n a d e n e m p -

grund vo n Uber- fehlungen: fehlungen:

priifungen zu 10 G n a d e n - 16 Falle Entl as-

justitiellen Ent- 출를린출츠壽출 s u n g

scheidungen 3 abgelehnt 16 Falle Strafe

b z w . G n a d e n - - V o n d e n herabgesetzt
entscheidungen 14 Empfehlun-

6 F출暇e

g e k o m m e n , ins- G n a d e n -
gen zu Kassa-|

b e s o n d e r s
tion sver fah- erweis abge-

solchen, die zur
r e r l :

lehnt, G e -

v e r k竝 u n g 2 F a l l e fahrlichkeits-

o d e r U n t e r b r e -
G n a d e n - frage unge-

c h u n g der Haft 출r린출i憲출 klart

gefiihrt haben. erteilt 2 Falle abge-

7 Falle Straf- lehnt, d a

urteile aufge- AusschuB von |

h o b e n
f a l s c h e m

1 Empfehlung
S a c h v e r h a l t

zustandig- ausging

ke it s ha lb e r 5 Falle abge.

a n a n d e r e lehnt, d a be-

L J V abgege-
reits d u r c h

b e n D h t t e l a m n e -

- V o n d e n stie erledigt

1_1 Empfehlun-
1 Fall En t s c h e i -

g e n zur Straf- d u n g Mini-

aussetzung sterprasident,

ge m. 55 57, d a .lebens-

5 7 a S t G B : lang "

8 Falle gehchtl. 6 offene Falle,

Strafausset- 5 V e r f a h r e n

z u n g erfolgt
Ge f a h r l i c h -

2 Falle E n t - keitsgutach-

scheidung
t e n a u s s t e -

n a c h 5 45 4 b hend, 1 Fall

A b s . 2 S t P O Ka s sa t io n s -

1 Fall z u s t a n - v e r f a h r e n a n -

digkeitshal- hangig

b e r a n L J V 1 Fall A b s t i m -

Brandenbur g m u n g mit

abgegeben.
Sachsen, d a

v o n d a r t v e r -

hangte Strafe
- V o n d e n

고 Fallen
gerichtl.

Feststellungs-
v e r f a h r e n :

2 Falle Strafe

bereits ver-

biiCt

18 Falle tiber die]
zustandige
S t a a t s a n w a l t -

schaft Einlei-

tung Feststel-

lungsverfah-
r e n veran laBt.

In 4 F a l l e n ist

veranladt, di e

sofortige Ent-
lassung zu
erwirken,

d a be r ei t s

1 0 J a h r e

verbiiBt

- 6 6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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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a c h s e n - A n h a l t
Mecklenburg-

Thiihngen Brandenburg S a c h s e n
V o r p o m m e r n

6 gerichtliche |k e i n e k o n k r e t e n

E n t s c h e i d u n - |Angaben
g e n liegen
v o r :

5 Falle Strat e

herabge-
setzt, d a -

v o l l

2 F료犯e Re st -

strafe z u r

Bew료氣rung
1 Fall H e r a b -

setzung ab-

gelehnt, d a
Strafe a n -

g e m e s s e n
e r s c h e i n t

W e l c h e a n d e r e n |Die Anhorungen K e i n e w e i t e r e n D i e A u s s c h t i s s e S o w e i t sich b e i N e b e n d e n for-

Ergebnisse [haben 2 狀 딘i理출r Er k e n n t n i s s e. h a b e n ni c h t fest- e i n e m a n t h m e t i - mellen Empfeh-
h a b e n d i e Uber- 1Beruhigung der gestellt, d a E eine schen Vergleich lungen tuhrte die

pnifungen ge- |Gefangenen g e - a u f d e r G r u n d - [Unstimmigkeiten A r b e i t d e r A u s -

b r a c h t ? fiihrt, weil bei lage der liber- |ergeben konnen, schiisse z u zahl -

d e n A n h o r u n g e n phiften Urteile |liegt dies daran, reicheh weiteren

i h n e n e i n e rechtl. andauernde Straf-1 daB z u m Teil E r k e n n t n i s s e n .

wurdigung ihrer vollstreckung im |Vorgange ni ch t S i e r e i c h e n v o n

Straftaten n a c h Zeitpunkt der |vollstandig 眞만壽 - Z w e i f e l n a n d e r

jetzt geltendem Uberprufung mit |gewertet w e r d e n Haftfahigkeit bei
R e c h t zuteil r e c h t s s t a a t l i c h e n k o n n t e n u n d s i c h e i n z e l n e n G e f a n -

w u r d e u n d a u c h M a B s t a b e n u n - d i e Z a h l d e r F a l l e |genen bis hin zu
vermittelt wur de, vereinbar g e w e - m i t d e r Z a h l d e r H i n w e i s e n fur d i e

welche Moglich- se服 wiir찰
.

V e r f a h r e n n i c h t Entlassungsvor-
k e i t e n e i n e r d e c k t . E i n V e r - sarge sowie die
selbst z u v e r a n - f a h r e n k o n n t e |Notwendigkeit
lassenden 初ber- n a m l i c h a u c h |psychiathscher
priifung ihres m e h r e r e Urteile [Behandlung. Au-
Urteils es gibt gegen einen An- |B e r d e m w u r d e n

u n d w i e d i e E n t - geklagten zu m |Verlegungs-
lassungsmoglich- Gegenstand ha- |gesuche u . a . auf-

ke i t en sind. ben, bei denen |genommen u n d

In d e n a n s c h l i e - zum Teil Empfeh- 1a n d i e z u s t a n d i -

B e n d e n 諒berprii- lungen, zum Teil |gen Stelle n

fungsverfahren
k e i n e Empfehlun- 1weitergeleitet.

(Kassation, g e n g e g e b e n Insgesamt fuhrten
Gn ad e ) sind im

w o r d e n w a r e n .
l68 Anhorungen

w e s e n t l i c h e n z u r zu ei n e m Ergeb-

Tatzeit jugend- nis, da s e n t w e d e r
li c h e u n d h e r a n - in d e r F o r m e i n e s

w a c h s e n d e V e r - k o n k r e t e n A n t r a -

urteilte d a n n er- ges oder als son-
folgreich g e w e - stiger Hinweis an

출e料, we料汎 憲ie z祉 die zust를汎digen
Freiheitsstrafen St el le n w e i t e r z u -

v o n m e h r al s le it en w a r .

10 J a h r e n ve r-

urteilt w a r e n .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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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m m e r 1 7

B u n d e s m i n i s t e r i u m d e r Justiz S t a n d : 25. O k t o b e r 1 9 9 0

wff. 3 4 2

M e r k b l a t t hcht, an welches das Kassationsgencht die Sache
verweist, verh출理delt werd拏籠 를디誠脚 .

z 니 den M 출glichkeiten, die Aufhebung rechtskraftiger
Strafurteile der D D R oder die Beseitigung ihrer Wir- b ) Das Kassationsverfahren findet nur auf Antrag
kungen zu erreichen, insbesondere durch Kassation statt, der bis z u m Ablauf des 18. September 1992
u n d Rehabilitierung (Artikel 17 u n d 18 sowie Anlage I gestellt werden kann. N e b e n der Staatsanwalt-
Kapitel III Sachgebiet A Abschnitt III Buchstabe 14 d), schaft hat nach d e m Einigungsvertrag n u n m e h r
e )u n d h )des Einigungsvertrages vorn 31. August 1990 auch der Verurteilte ein eigenes Antragsrecht; ist
s o w i e Artikel 3 Nr . 6 u n d Artikel 4 Nr. 1 u n d 2 d e r dieser verstorben, so sind sein Ehegatte, seine
Vereinbarung v o m 18. September 1990 i.V .m .Arti- Verw and ten auf- u n d absteigender Linie u n d seine
kel 1 des Gesetzes v o m 23. September 1990 (BGBl. Geschwister zu d e m Antra g befugt.

1990 II S .885, 933f., 1240f., 1243]).
c) Der Antrag ist schhftlich an das Bezirksgericht zu

Der Vertrag zur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h c h t e n u n d in tatsachlicher u n d rechtlicher H i n -

b e s t i m m t zwar, d a B Strafurteile v o n G e h c h t e n de r sicht zu begninden. Die Unterschrift eines Rechts-
D D R grundsatzlich wirksam bleiben. D a aber beide anwalts ist nicht erforderlich, die Einholung rechts-
vertragschlieBenden Staaten da v o n ausge gange n kundigen Rates aber zu enipfe料en. Ortlich zustSn-
sind, d조惡 in der Vergangenheit die Strafjustiz der D D R dig ist das Bezirksgericht, in dessen Bezirk die
nicht selten zu Unrecht verurteilt hat, legt das Ver- Strafsache friiher anhangig war. 1st das Bezirksge-
tragswerk zugleich fest, da B die Strafurteile der D D R richt fniher selber m i t d e r Strafsache in erster

nach d e m von der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 Instanz o d e r in einer Rechtsmittelinstanz be fa Bt

lands (3. Oktober 1990) an geltenden Recht auf ihre gewesen, so ist ein anderes Bezirksgehcht dessel-
Ve r e in b a rk e i t m i t rechtsstaatlichen G r u n d s a t z e n ben Bundeslandes zustandig; welches Bezirksge-
竝berpr竝料 werden k詠理nen un d 린료騷 verfahren z u r richt dies ist, w i r d d u r c h d e n b e s o n d e r e n Se n a t d e s

Rehabiliti출r린服g vo n Perso理출流 stattfind찰理 k 理流e料, d i e Bezirksgerichts, in dessen Bezirk die jeweilige
w e g e n einer Handlung strafrechtlich verfolgt wurden, Landesregierung ihren Sitz hat, allgemein be-
mit der sie verfassungsmaBige politische Grundrechte stimmt. In Berlin ist das Landgericht Berlin zustan-
w a h r g e n o m m e n haben. dig.

I. Im e l n z e l n e n b e s t e h e n fiir d i e B e t r o f f e n e n
2. RehablllUerung

folge廳린e M출雲llchkelten:

Das von der D D R erlassene Rehabilitierungsgesetz
1 . K a s s a t i o n v o m 6 .September 1990 (GBl. IS .1459) bleibt hinsicht-

lich der sogenannten strafrechtlichen RehabiUtierung
Im Verfahren der Kassation (Aufhebung) ko n n en in Kraft. Das Gesetz findet femer A n w e n d u n g bei
- nur zugunsten eines Vemrteilten - rechtskraftige Anspnichen v o n Personen, die durch eine rechts-

Strafentscheidungen der Gerichte der D D R uberpruft staatswidhge Einweisung in eine psychiatrische
werden, u n d zw a r unabhangig davon, wie lange die Anstalt Opfer des SED-Unrechtsregimes ge wo rd e n
Verurteilung zuhickliegt u n d ob die verhangten Stra- sind.

fen u n d sonstigen Rechtsfolgen bereits vollstreckt
w o r d e n sind, zur Zeit n o c h vollstreckt w e r d e n o d e r o b Die iibngen Regelungen des Rehabilitierungsgeset-

keine Vollstreckung stattgefunden hat. zes, insbesondere zur sog. verwaltungsrechtUchen
u n d beruflichen Rehabilitierung, gelten nicht fort. E s

a) Die Kassation ist moglich, w e n n bleibt d e m kunftigen gesamtdeutschen Gesetzgeber
vorbehalten zu entscheiden, ob u n d welche Regelun-

- die Entscheidung auf einer schwerwiegenden
g e n er insoweit erl詠愚t.

Verletzung des Gesetzes beruht,

- die Entscheidung im Strafausspruch oder im Das Rehabilitierungsgesetz bezweckt cine politisch-

Ausspruch fiber die sonstigen Rechtsfolgen der moralische Ge n u g t u u n g fur Personen, die , w e g e n

T출t groblich 狀犯hchtig oder nicht mit rechts-
einer Handlung strafrechtlich verurteilt w u r d e n , mit

staatlichen M a C s t a b e n ve r e in b a r ist. der sie verfassungsmaBige politische Grundrechte

w a h r g e n o m m e n ha be n ".V o n d e m Gesetz erfaBt w e r -

D a s Kas sa ti on sve rf ah re n k a n n im Falle d e r A u f h e - Verurteilungen oder StrafverfolgungsmaBnah-
b u n g der fniheren Verurteilung entweder zugleich s (und rechtsstaatswidrige Einweisungen in psy-
z u m Freispruch oder zu einer Herabsetzung der chiathsche Anstalten), die v o n Gerichten der D D R

Strafe oder, je nach Lag e des Einzelfalles, dazu oder deutschen Genchten in der sowjetischen Besat-
f竝氣re , 피a惡 竝ber die fr竝氣출re Anklage in einer zungszone in der Zeit v o m 8.M a i 1945 bis z u m 1.Juli
e m e u t e n Hauptverhandlung vor ei n e m Strafge- 1 9 9 0 erlassen o d e r ver anl aB t w u r d e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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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tscher Bundestag - 12.Wah1pehode D r u c k s a c h e 1 2 / 6 8 5 4

Eine Rehabilitierung ist insbesondere fur Personen

vorgesehen, die verurteilt wurden, weil sie

- politischen Widerspruch in Wort u n d Schrift, durch
friedliche D e m o n s t r a t i o n e n o d e r Z u s a m m e n -

schltisse e r h o b e n hab en,

- gewaltlosen Widerstand geleistet haben,

- sng einer Ausreise aus der DDR genommen
h a b e n o d e r

- Kontakt zu Dienststellen, Organisationen un d Per-
s o 理 출 理 auCerhalb des Gebietes der D D R aufgenom-
m e n ha b e n , o h n e im Si nn e d e s Sech ste n Straf-

rechtsanderungsgesetzes (GB L I der D D R Nr. 39
v o m 9.Juli 1990, S .526 If.) Spionage- oder Ag en -

tentatigkeit auszuuben.

Rehabilitiert w e r d e n a u c h Personen, die die D D R

Bben oder verlassen wollten, wenn sie deshalb
verurteilt w u r d e n .

Eine Rehabilitierung ist ausgeschlossen, w e n n die in
Betracht zu ziehende Ha n dl u ng auch nach d e m

Inkrafttreten des Sechsten Strafrechtsanderungsge-
set zes strafbar ist.

D e r Antrag auf Rehabilitierung k a n n innerhalb v o l l

zwei Jahren nach Inkrafttreten des Rehabilitierungs-

gesetzes (also bis z u m Ablauf des 18. September 1992)
bei d e m zustandigen Bezirksgericht oder bei je d e m

anderen Gericht im Gebiet der ehemaligen D D R

gestellt werden.

3 . veT린출Itnls zwls ch출流 Ka惡壽識린o籠雪ve친출hr출駱 娘雅린

Rehabllitlerungsverfahren

Die beiden Antragsmoghchkeiten bestehen neben-

einander u n d erganzen sich. Welcher Antrag allein
od e r in erster Linie in Betracht k o m m t , ist n a c h d e n

U m s t a n d e n d e s Einzelfalls z u beurteilen. D u r c h die

gesetzliche Regelung ist dafiir gesorgt, daB iin Einzel-
ball die Sache in das passende Verfahren uberfiihrt

wird. 1st namlich das mit einem Kassationsantrag
befaBte Gericht der Auffassung, es k o m m e keine

Kassation, wo h l aber eine Rehabilitierung in Betracht,
so verweist e s v o n sich au s die S a c h e a n d e n zustan-

digen Rehabilitierungssenat. Umg eke hr t wird verfah-
r e n , w e n n das mit einem Antrag auf Rehabilitierung
befaBte Gericht der Auffassung ist, nicht Rehabilitie-
rung, sondern Kassation k o m m e in Betracht.

4 . W i e d e r a u f n a h m e

Die Au fh e bu n g von Strafurteilen der D D R zugunsten

des Verurteilten kann auch im W e g e der Wiederauf-
n a h m e nach de n 3S 359 ff. der StrafprozeBordnung
bet rie be n w e r d e n . E i n e W i e d e r a u f n a h m e k o m m t

namen tlic h in Betracht, w e n n die tatsachlichen Fest-

stellungen des Strafgerichts auf einer fehlerhaften
Grundlage beruht ha be n u n d neu e Tatsachen oder

Beweismittel beigebracht werden konnen. Der Antr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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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bst M a B n a h m e n zu beantragen, werden durch die Im ubrigen wird Entschadigung statt Riickgabe
Tatigkeit des Ausschusses und durch deren Ergebnis gewah린, w출料理 der Betr이%料출 bzw. 犯 h e Erben dies
nicht beeintrachtigt. w i i n s c h e n .

Die H o h e der E料출schadigung wird durch ein geson-

dertes Gesetz geregelt.

II. Anspi-tiche
Miet- oder sonstige Nutzungsrechte werden durch die
Riickubereignung nicht berithrt. Der Berechtigte tntt

1. N a c h d e m Gesetz zur Regelung offener in die durch diese Vertrage begrundeten Rechte u n d

verm臺奮출燎尊紐祖gen pflichten ein. A u s g e n o m m e n sind solche P료璉e, in
d e n e n d e r M i e t e r o d e r N u t z e r be i A b s c h l u B d e s

Fur die Riickgabe von Vennogensw출피출流 bzw. Ent- Vertrages nicht redlich gewesen ist.

schadigung, die im Z u s a m m e n h a n g mit der im W e g e 諒ber die nach d e m Gesetz zur Regetung o f f e n e r

der Kassation oder der Rehabilitierung erfolgten Auf- vermogensfragen vorgeseh출料출간 Anspruche wird im
hebung rechtsstaatswidhger strafrechtlicher Ent- Verwaltungsverfahren entschieden. Zustandig sind
scheidungen steht, gilt das Gesetz zur Regelung dienochz린 零rrichtenden A m t e r bzw. La nd es am te r zur
offener Vennogensfragen, das mit d e m Einigungsver- Regelung offener Vennogensfragen, bis zu ihrer Ein-
trag in Kraft getreten ist.

richtung die Landratsamter der Kreise bzw. die Stadt-

Danach werden Vennogenseinziehungen, die enteig- verwaltungen der kreisfreien Stadte,

nenden Charakter haben, gmndsatzlich ruckgangig Das Verfahren wird nur auf Antrag durchgefuhit.
gemacht. Eingezogene Vermogensw출피e w e r d e n d e n Personen (bzw. deren Erben), deren V e n n o g e n im
Betroffenen bzw. ihren Erben nach erfolgter Kassation Z u s a m m e n h a n g mit rechtsstaatswidiigen Strafver-
bzw. Rehabilitierung auf Antrag zunickgegeben oder fahren eingezogen wurde, haben insoweit die M 諒g-
- w e n n keine Riickgabe gewimscht wird - entscha- lichkeit, ihre Anspriiche auf Ruckubereignung bzw.
digt. Entsch초린igung bis z u m 31. M d r z 1991 beim z피st출 dJ-

Eine Riickubertragung ist ausgeschlossen, w e n n sie
린출피 Landratsamt oder der Stadtverwaltung anzumel-
den. Voraussetzung dafur ist, d a C vorher ein Antrag

v o n der Natur der Sache her nicht m e h r moglich ist.

Die Riickubertragung von Eigentumsrechten an
auf Kassation oder Rehabilitierung gestellt w o r d e n
ist.

Grundstiicken u n d G e b a u d e n ist auch d a n n ausge-
schlossen, w e n n die be tr e ff e nd en I m m o b i l i e n 訂ber die Einzelheiten der Anmeldung infonniert d a s

- m i t e r h e b U c h e m b a u l i c h e n A u f w a n d in ihrer N u t -
beigefugte Merkblatt des Bundesministers der
Justiz.

zungsart oder Zw e c k b e s t i m m u n g verandert w u r -

d출撚 娘理d 초料 諒fhf거li를h출를 諒諒eres를출 출服 d츠출s출r N년t-

zu n g besteht, oder

2. N a c h d e m Rehabllitlerungsgesetz
- d e m Geme ing ebr auch ge wi dm et wurden, oder

- im komplexen Wohnungs- oder Siedlungsbau v e r - N a c h d e m Rehabilitierungsgesetz besteht ein An-
w e n d e t w u r d e n , o d e r spruch auf soziale Ausgleichsleistungen. Die Bestim-

m u n g e n des Haftlingshilfegesetzes finden entspre-
- der gewerblichen Nu tz un g zugefiihrt oder in eine chende Anwen dung. Bereits erbrachte Leistungen

Unternehmenseinheit einbezogen wurde n u n d nach d e m Haftlingshilfegesetz oder sonstige Aus-
nicht ohne erhebliche Beeintrachtigung des Unter- gleichsleistungen werden hierbei angerechnet.
n e h m e n s zuruckgegeben w e r d e n konnen.

Die An re ch nu n g voi\ Haftzeiten bei der Festsetzung

9 r s를 7 K r s 9 !
v o n Renten erfolgt unter de n Voraussetzungen des 5 9
Rehabilitierungsgesetz.

heutigen F o n n mit d e m Un te rn eh me n im Zeitpunkt Die Frage einer Ruckerstattung bezahlter Geldstra-

der Vennogenseinzieh린릿g nicht m e h r vergleichbar fen, Gebuhren, Auslagen oder Haftkosten regelt das

ist. Gesetz nicht. Sie bleibt einer besonderen gesetzlichen
Regelung vorbehalten.

Die Ruckiib출린ragung eingezogenerVerm諒g를理출w출피출

1st grundsatzlich auch dann ausgeschlossen, w 출 理 理 출料

ihnen naturliche Personen, Religionsgemeinschaften
3 . N a c h K a s s a t i o n

oder gemeinnutzige Stiftungen in redlicher Weise
Eigentum oder dingliche Nutzungsrechte erworben
h a b e n . Voraussetzungen, A 린und Hohe einer Entschadigung

fur die Folgen einer durch Kassation aufgehobenen
k 를 출犯출料 F출ll출간, i汎 de간출汎 출i라출 R立ckiibereignu간g gerichtlichen Entscheidung richten sich nach d e n
w e g e n Unmoglichkeit oder redlichen Erwerbs nicht in Vorschriften der StrafprozeBordnung der D D R tiber
Betracht k o m m t , steht d e m Betroffenen b z w . seinen die Entschadigung fiir Untersuchungshaft und Strafen
Erben ein Anspruch auf Entschadigung zu, und z w 출r mit Freiheitsentzug (53 369ff.). Die Leistung (iber-
in d e n Fallen d e s redliche n E r w e r b s w a h l w e i s e a u c h steigt jedoch nicht d e n fur d e n Fall einer strafrechtli-
in Form eines Ersatzgrundstucks. chen Rehabilitierung vorgesehenen Umf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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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 a c h d e m H출料llngshilfegesetz Zustandig fur Antragsteller aus den Landern Bran-
denburg, Mecklenburg-Vorpommern, Sachsen, Sach-

Mit d e m 3.Oktober 1990 1ritt auch das Haftlingshilfe- sen-Anhalt u n d Thiiringen ist die Stiftung ftir eh e m a-

gesetz in d e m Gebiet der ehemaligen D D R in Kraft. lige politische Hafttinge in 1000 Berlin 48, Mahenfel-
der Allee 66-80. Fiir Antragsteller aus d e m L a n d

D a s Gesetz betrifft Personen, die aus politischen u n d
Berlin verbleibt es bei der Zustandigkeit des Landes-

nach freiheitlich-demokratischer Auffassung nicht zu
amtes fur zentrale soziale Aufgaben.

vertretenden G r u n d e n in G e w a h r s a m g e n o m m e n

w o r d e n sind 狀理d g출w초h린 diesen Perso理출誰 狀理d ihren
Die Haftlingshilfe umfaBt Geldleistungen ats soge-

Hinterblieb찰燎출理 bestinunte Leist仙駱ge料. Ei料출 f를理料li-
nannte Eingliederungshilfen, Leistungen nach d e m

che Aufhebung des zugrundeliegenden Strafurteils ist
Bundesversorgungsgesetz, Benicksichtigung von Ge-

fiir Ansphiche nach d e m H H G nicht erforderlich.

stellen.

A服加출ge tiber die Entscheid린料g, ob eine Zugeh출rig-
keit z u m Personenkreis des 3 I Haftlingshilfegesetz zu

wahrsamszeiten als Ersatzzeiten in der gesetzlichen

bejahen ist, sind bis z u m 31. De z em b er 1992 zu

Rentenversicherung sowie sonstige Unterstiitzungen,
w e n n ein Berechtigter durch die Folgen des Gewahr-
sams in seiner wirtschaftlichen Lage besonders beein-
trachtigt ist.

.'...暇. 린囑. m e r 18

D e r B u n d e s m m i s t e r d e r Justiz Bonn, d e n 6 . N o v e m b e r 1990

- 4123 (DDR ) - R 2 1191/90 - F S . 7 3 4

A n d i e

Justizverwaltungen der
n e u e n B u n d e s l a n d e r

n a c h r i c h t l i c h :

A n d i e

竝bhgen Landesjustizverw출犯만理ge理

Betc.: Unabhangige Ausschusse zur Oberprufung d e r Strafurteile d e r

D D R - G e r i c h t e

hier: Erg출b諒惡 der Besprech暇約襲 d출r 暇출인출約 B犯約d출雪情判d출r in E친u商 識m

30. O k t o b e r 1 9 9 0

I.

Als Ergebnis der o .Besprechung v o m 30. Oktober z u m oben genannten T h e m a ist
f e s t z u h a l t e n :

Die Lander einigten sich nach langerer Diskussion auf folgendes Vorgehen:

l . zur Uberpr竝{ung der Urteile von inhaftierten Verurteilten un d zu deren Beratung
註ber die d출geg출流 朧출glichen Rechtsbehelfe werde料 빈流abhangige Ausschusse

eingerichtet, die mindestens aus eine m Juhsten aus d e n Altlandern u n d ei ne m
Anstaltsgeistlichen bestehen.

2 . D i e A u s s c h u s s e erl호니te r汎識린를 w빈릿를ch d e s Verurteilte간 汎핀ch Einsicht in d a s Urteil

d e m Gefangene간 린c Moglichkeit der Urteilsuberpruf만料g 狀料d beratenihn bei 린er

Stellung eines Antrags insbesondere

- a u f Reh abi li tat ion

- au f Ka ss a ti o n

- auf Unterbrechung der Strafvollstreckung oder

- auf Stellung eines Gnadengesu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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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De r AusschuB soll in der jeweiligen Strafvollzugsanstalt tatig werden.

4 . Die Uberprufung soll unverzuglich 린린rchgefuh린 w e r d e n .

D a s Bundesministehum der Justiz erklarte aus fachlicher Sicht, dieses Konzept

mitzutragen.

Dieses Konzept tritt an die Stelle desjenigen, das in der Anordnung des Minister-
prasidenten der D D R v o m 2 . Oktober 1990 vorgesehen war. M a B g e b e n d fiir die

Anderung des Konzepts war, die Arbeitsweise des Ausschusses so elastisch un d
einfach wie moglich zu gestalten u n d eine moglichst rasche Durchfiihrung der
諒berprufungsaktion zu gewahrleisten, femer, rec htl ich e B e d e n k e n a u s z u r a u m e n .

II.

N a c h meiner Auffassung kann davon ausgegangen werden, daB die personellen
Vorschlage der 10 westlichen Bund출간출料d출r fiir die Beruf니誰g der AusschuBvorsit-
zenden durch die Anderung des verwaltungsorganisatohschen Ra h me n s der
Ausschusse unberiihrt geblieben sind, also weiterhin Geltung haben.

III.

Ich halte m e i n Angebo t an die n e u e n Bundeslander aufrecht, ihnen, soweit dies auch
bei Benicksichtigung der vereinfachten Struktur der Ausschusse noch erforderlich

리scheint, jede 理ir 朧출gliche technisch출 빈服d 출狀를h personelle Unterstiitzung zu

gewahren, un d ware dankbar, w e n n Sie mir diesbezugliche Wiinsche u m g e h e n d
mittei lten.

Im Hinblick darauf, d출惡 i流料출rhalb der Bundesregierung der W u n s c h besteht, uber

d e n Fortgang der Uberprufung der Urteile standig auf d e m laufenden gehalten zu
werden, darf ich die Bitte an Sie richten, mir d e n jeweiligen Zeitpunkt der

Arbeitsaufnahme des bzw. der Ausschusse in Ihrem L a n d mitzuteilen. Im ubrigen
erhoffe ich v o n der Besprechung der ne ue n Bundeslander zu diversen Justizthemen,
die a m 29. N o v e m b e r in Berlin stattfinden soll, a u c h Aufschl린麗 竝ber d e n weiteren

V e r l a u f d e r Aktivita t d e r A u s s c h u s s e .

Im Auftrag

聾r. HIl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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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m m e r 19
..1# 1 ~ .L. .

Vergleichszahlen z u m Geschaftsanfall

auf 1 000 000 Einwohner entfallen jahrlich (drca-Werte)
G e b i e t u n d Z e i t t a u m

Zivilsachen | Familiensachen | Arbeitssachen | Strafsachen

Bundesrepublik (1989) 2 2 o o o 6 2 o o 6 o o o l 3 o o o

D D R l) 3 l o o 5 o o o 3 2 o o

N e u e L a n d e r O k t . - D e z . 1 9 9 0 2 3 7 o l 6 5 o l l 9 o o

N e u e L a n d e r 1.Halbjahr 19聾l 3 5 9 o 2 l 7 o 2 l o o o 2 7 9 o

N e u e L a n d e r 2 .Halbjahr 1991 5 9 6 o 3 3 o o l 8 2 o o 4 8 4 o

N e u e L a n d e r 1.Halbjahr 1992 8 o o o 3 7 o o l l 9 o o 8 4 6 o

N e u e L a n d e r Z.Halbjahr 1992 2) l l 9 o o 3 8 5 o lo 4 o o 8 8 o o

') Jahresdurchschnitt 1980 bis 1989

') Hochrechnung der Monatsergebnisse Juli bis N o v e m b e r

. . ... .: '. #.... ...# T .7;. J,T../ .. .. . .

..理린emer 20 ...: ./ .-* ' '' ' . ' . ..÷;...T.#. . ..
. :

H A - e 1 1 2 7 0

Tabellen zur Geschaftsbelastung in d e n neuen Bu nd e sl a nd e m (und teilweise Bedin)

Die nachfolgenden Tabellen weisen den Geschaftsan- Das Kreisgericht wa r als allgemeines Emgangsgehcht
fall in Zivil-, Fanu hen- , Straf- u n d Arbeitsrechtssachen zustandig fiir die Verhandlung u n d Entscheidung
bei d e n Kreis- u n d Bezirksgenchten der D D R fiir die iiber Rechtsverletzungen, Rechtsstreitigkeiten u n d
Zeit v o m 1.Januar 1980 bis z u m September 1990 un d
d a r a n a n s c h l i e B e n d d e n Ge s c h a f t s a n f a l l d e r ordentli- Zivil- (ohne freiwillige Gehchtsbarkeit), Familien-,

andere Rechtsangelegenheiten auf den Gebieten des

che n Gerichte u n d der Fachgehchte in d e n fiinf 理 e 狀 출 流 Arbeits- u n d Strafrechts. soweit nicht die Zustandig-
Bu nd es la nd e m aus. Die A n g a b e n beruhen, soweit es keit anderer Gerichte gegeben wa r (S 23 GV G / D D R ) .
die Zeit vor d e m 3 . O k t o b e r 1 9 9 0 betrifft, auf einer Erst mit A린撚출출狼理g der Stag린츠를氣출蘿 v출rtr출gsgericht출
b e h o r d e n m t e m e n Statistik d e s Mi ii is te ri um s d e r am 1.Juli 1990 w u r d e der Rechtsweg zu d e n ordent-
Justiz der D D R un d fiir die nachfolgende Zeit auf einer lichen Gerichten fiir die Verhandlung u n d Entschei-
ver einf ach ten Geschaftsubersichtsstatistik, die in d e n d u n g in Handelssachen eroffnet (GBl. I Nr. 32
n e u e n Bundeslandern gefuhrt wird. Die Zahlen sind S .284).

als vorlaufig zu betrachten.

D i e T a b e l l e n w e i s e n fiir die 1. 1nstanz die Ges cha fts - Die statistischen Daten der Zivilrechtsprechung sind

zahlen der Kreisgehchte u n d der Bezirksgenchte daher nur bedingt vergleichbar nut Daten der Altbun-

zusammengefaBt aus. A n g a b e n (iber die II. Instanz
d e s l a n d e r .

betreffen jeweils nur die Bezirksgenchte, Geschafts-

zahlen des Obersten Genchts liegen nicht vor. Die Bei d e n Kreisgerichten bestanden K a n i m e m fiir Zivil-,

Geschaftszahlen der Kreis- u n d Bezirkagerichte w u r - Familien-, Arbeitsrechts- u n d Stiafsachen. D i e K a m -

d e n a u c h fiir d i e Zei t v o r d e m 3 . O k t o b e r 1 9 9 0 d e m m e m w a r e n rnit e i n e m Be ru fs ii ch te r u n d z w e i L a i e n -

jeweiligen ne ue n Bundesland zugeordnet. richtem (Schoffen) besetzt. N a c h Auflosung der Staat-

lichen Vertragsgehchte entstanden bei den Kreisge-
Die nachfolgenden Hinweise sollen mit Blick auf die richten d e r Bezirksstadte K a m m e r n fiir H a n d e l s s a -
Gehchtsorganisation u n d das ProzeBrecht der D D R c h e n .
die Interpretation der statistischen Angaben erleich-
t e r n .

D e n Gerichtsbezirk des Kreisgenchts bestimmten die
Der Gehchtsaufbau in der ehemaligen D D R w a r Grenzen des jeweiligen Kreises, in eimgen Fallen
dreistufig: Kreisgericht, Bezirksgericht, Oberstes Ge - hatten Stadt- u n d Landkreise ein gemeinsames Kreis-
h c h t . ger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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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Bezirksgericht war als Gericht erster Instanz
zustandig fur die Verhandlung u n d Entscheidung rtgab und das Bezirksgencht eine Entscheidung
bes ti mm te r Strafsachen (3 3 0 Abs. 1 G V G / D D R ) , in tra{.

weiteren Fallen bei Anklageerhebung durch den
B e s c h w e r d e v e r f a h r e n in S t r a f s a c h e n richtete n sich

S t a a t s a n w a l t d e s B e z i r k e s o d e r w e n n d e r D i r e k t o r d e s

Bezirksgerichts die Sache vor Er ff理린간g durch d출s insbesondere gegen den Erla惡eines Haftbefehls, die

Kreisgericht an das Bezirksgericht herangezogen richterliche Bestatigung einer Beschlagnahme oder

hatte (5 30 Abs. 1 G V G / D D R ) . Als Ge h c ht erster einer Durchsuchung, ge g e n d e n ErlaB eines Arrestbe-

Instanz w a r das Bezirksgericht in Zivil-, Familien- u n d fehls und gegen gerichtlic詠딘 惡料諒c詠출i린린理ge籠 출ber 린ie

Arbeitsrechtssachen dann zustandig, w e n n der Verwirklichung der M a B n a h m e n der strafrechtlichen

Staatsanwalt des Bezirkes die Verhandlung vor d e m Verantwortlichkeit (z. B .die A n o r d n u n g des Vollzugs

Bezirksgehcht beantragt oder der Direktor des einer auf Bewahrung angedrohten Freiheitsstrafe, die

Bezirksgerichts die Sache herangezogen hatte (3 30 U m w a n d l u n g einer Geldstrafe in eine Freiheitsstrafe,

Abs. 2 G V G / D D R ) . d e n Widerruf einer Strafaussetzung auf B e w a h -

rung).
D a s Bezirksgericht w a r als Ge hc h t zweiter Instanz fiir

die Verhandlung u n d Entscheidung iiber Berufungen B e s c h w e r d e n in Zivil-, Familien- u n d Arbeitsrechtssa-

u n d Proteste g e g e n Urteile des Kreisgerichts u n d iiber chen konnten sich gegen gerichtliche Beschlusse

Beschwerden gegen Beschliisse des Kreisgerichts hchten, in d e n e n insbesondere eine offensichtlich

zustandig (5 30 Abs. 3 G V G / D D R ) . unbegrundete Klage abgewiesen oder eine Klagean-
derung als unzulassig erklart wurde, eine Klage als

Bei d e n Bezirksgerichten bestanden Senate fur Zivil-, unzulassig abzuweisen war, weil G n i n d e vorlagen,

|:l는l는itl출l.,를[llq!..를..5il.Iil
die eine Verhandlung u n d Entscheidung zur Sache

ausschlossen. Sie konnte sich auch gegen Beschliisse
iiber Fnstversaumnis oder Vorauszahlungspflicht,

Instanz mit drei Berufsrichtern, de r Se na t fiir Arbeits- gegen den ErlaC einer einstweiligen Anordnung oder
rechtssachen jedoch au ch in zweiter Instanz mit e i n e m gegen eine Kostenentscheidung richten, sofern nicht
B e r u f s r i c h t e r u n d z w e i S c h o f f e n be se tz t.

g e g e n das Urteil w e g e n der Hauptsache Berufung

D e n Gerichtsbezirk des Bezirksgerichts bestimmten eingelegt wurde.

die Bezirksgrenzen. In je d e m Bezirk g a b es ein Die Kassation (SS 311 ff. St PO /D DR ) w a r ein prozes-
Bezirksgehcht. G e g e n in erster Instanz ergangene sual besonders ausgestalteter Rechtsbehelf ge g e n
Urteile w a r die Berufung zulassig, zu deren Einlegung rechtskraftige gehchtliche Entscheidungen. Diese
in Zivil-, Familien- u n d Arbeitsrechtssachen die Pro-

Bes ti mm un ge n blieben nach d e m Einigungsvertrag
zeBbeteiligten u n d in Strafsachen der Verurteilte, bei mit der M a B g a b e anwendbar, daB die Kassation t l u r

jugendlichen Verurteilten auch deren Eltern oder zugunsten eines Verurteilten u n d n u n m e h r auch auf
sonstige Erziehungsberechtigte u n d sein Verteidiger dessen Antrag zulassig w a r u n d durchgetuhrt we rd en
berechtigt waren. Da s Rechtsmittel der Berufung w 즈r

ko nn te , w e n n
nicht beschrankt. De r Staatsanwalt konnte unter glei-

chen Voraussetzungen ge ge n erstinstanzliche Urteile 1. die Entscheidung auf einer schwerwiegenden Ver-
Protest ein1egen(83 147 Abs. 1,149 ZP 0/ DD R, 33 283, letzung des Gesetzes beruhte,
287 StPO/DDR), a u s g e n o m m e n ge ge n Entscheidun-

g e n liber die Scheidung einer E h e (3 146 Abs. 2 2. die Entscheidung im Strafausspruch oder im Aus-

ZP O/ DD R) . Die Vorschriften uber die Einlegung des spruch tiber die sonstigen Rechtsfolgen der Tat

Protestes in Zivil-, Familien- u n d A r b e i t s r e c h t s s a c h e n groblich 狀理richtig oder nicht mit rechts리출코tlichen

w u r d e n mit d e m Gesetz zur An d e r u n g u n d Erganzun g MaBstaben vereinbar ist (Anlage IKapitel III Sach-

der ZivilprozeBordnung (GBl. I Nr. 40 S . 543) mit gebiet A Ziffer 14).

Wi rk un g v o m 1. Juli 1990 ersatzlos gestrichen. Die N a c h Inkrafttreten d e s Erstes S E D - U n r e c h t s b e r e i n i -
Beschwerde w a r ge ge n Beschlusse 피를壽 erstins출출理zli- gungsgesetzes v o m 29. Oktober 1992 (BGBl. I Nr. 50
chen Gerichts zulassig, soweit das Gesetz sie nicht S . 1814) wer de n die am 30. Oktober 1992 noch 출 理 1

ausdrucklich einer Anfechtung entzog (5 305 Abs. 1 hangigen Kassationsverfahren als Rehabilitierungs-
S t P O / D D R , 5 15 8 Abs. 1 Z P O / D D R ) . Sie w a r eine

verfahren fortgefuhrt.
,,sofortige" Beschwerde in d e m Sinne, da B sie in
St ra f sa ch e n in n e rh a l b einer Frist v o n einer W o c h e , in Die Rechtsprechung in Strafsachen ge g e n Militaran-
d e n ubrigen Verfahren innerhalb von zwei W o c h e n gehorige u n d ge g e n Personen, de n e n Straftaten
nach Zustellung der Entscheidung bei d e m Gehcht gegen die militahsche Sicherheit zur Last gelegt
einzulegen war, vo n d e m der angefochtene BeschluB wurden, oblag Militargerichten, Militarobergerichten
erlassen w u r d e . Dieses G e h c h t konnte, w e n n e s die u n d d e m Militarstrafsenat b e i m O b e r s t e n Ger ic ht.

Beschwerde fur begrundet hielt, ihr stattgeben und Diese Gerichte wurden am 15. Juli 1990 aufgelost
seine Entscheidung abandern. Andernfalls w a r die (Verfassungsgesetz zur Anderung und Erganzung des
Beschwerde d e m Rechtsmittelgericht (Bezirksgericht) Gerichtsverfassungsgesetzes v o m 5 .Juli 1990, GBl. 1
vorzulegen. Die nachfolgenden Tabellen tiber Be- Nr. 42 S .634). Geschaftszahlen dieser Gehchte liegen
s c h w e r d e v e r f a h r e n w e i s e n die B e s c h w e r d e v e r f a h r e n n i c h t vor.

. 6 6 s -



D e u t s c h e r Bundestag - 12.Wah1periode DfUCksache 12/6854

h o l

Zi vi ls ac he n

V e r f a h r e n 1. 1 n s t a n z

Eingange

l 9 9 o

B e r l i n - O s t
l l l t l f l l l l l l l l l l t l f t l l l

9 5 8 3

Mec kle nb urg -Vo rp omm er n . . . . . . . .
6 4 8 3 6 9 8 2 l o 4 5 2 2 3 2 6 7

Brandenburg f t l l l l f l l f x f f l f f l f l l
l l o l o 9 6 7 o l 4 4 6 7 3 l l 8 6

S a c h s e n - A n h a l t
l f t t t t l l f l l f f t l l t l

l l 5 7 7 l o l 7 3 l 6 2 3 o 3 3 2 l 3

S a c h s e n t f t D l l l t t l t l l l t t l l l t l t l l D
l 5 9 7 2 l 5 5 3 4 2 2 o o 2 4 5 7 7 3

Th竝h理gen t l f l f t l f t f l l l f l l t l l x l . f
6 5 3 o 6 6 2 l l3 7 o o 2 8 9 l 6

o h n e B e r l i n - O s t
t t l t l D t l t l l t D l t l l l

5 l 5 7 2 4 8 9 8 o 7 6 8 5 l 1 6 2 4 5 5

m i t B e r l i n - O s t
l l t l l t l l l l t l f l # l t l f t

6 l l 5 5

Erledigungen

Be r l in - O st
t l l l t l l l l f l t l t x l l l l t D l l 9 4 3 2

Meck len bur g-V orp omm er n . . . . . . . . 6 2 l l 5 7 l 3 7 3 9 8 l 8 4 9 4

Brandenburg . l l l l l f l l l 1 l l . l l x l t l
l o 8 4 l 8 6 8 9 l o 4 o 9 2 2 3 l 5

S a c h s e n - A n h a l t
l l l l l l f f x l t l L l l . . f

l l 2 5 7 9 l 6 2 l l l 6 8 2 2 l 4 9

S a c h s e n
f l l l l l l l t f l f l t f l l x l l f l t l f l5 4 9 8 l 3 5 3 5 l5 6 8 4 3 8 6 o 8

T h u h n g e n f l f . t l l t l l l l t t l t t l l l l l l 6 3 3 9 5 4 9 7 8 8 7 9 2 l 2 9 6

o h n e B e r l i n - O s t
l t l l l l f f l l l l f l l l . l

5 o l 4 6 4 2 5 9 6 5 3 5 3 8 1 2 2 8 6 2

m i t B e r l i n - O s t
l l l l f l f l l l t l l t l t l f l l

5 9 5 7 8

noch anhangige Verfahren

B e r l i n - O s t
f l l l l f t l l l . l t l f l l l l f f l l l 8 o 5

Mecklenburg-Vorpommern . . . . . . . . l 2 3 2 2 7 8 l 5 6 6 o l l 8 6 2

Brandenburg l l t l l t l l l f l l l t D l l l l l 3 o 6 8 4 4 4 6 8 5 4 l l 7 4 o l

S a c h s e n - A n h a l t
f t l l l t t l t l t l l t l l l l 2 l o 9 3 5 l 2 8 4 9 9 l 7 3 2 4

S a c h s e n
t l t t f t l f t t l l l l l l l f t t l l l f f

3 2 o 6 5 8 l 7 l 2 l 4 5 l 9 3 o 7

Thuringen t f l l f f t l f 1 l f l t l l . l l . t t t l 3 l 4 3 l 2 5 8 o 8 4 l 5 7 o 4

o h n e B e r l i n - O s t
l l t l l t l f t t l l x l l l l l l o 9 2 9 l 9 6 8 l 4 2 9 2 9 8 l 5 9 8

m i t B e r l i n - O s t
l f l l l l l l l f . t f l . t l l l t l 2 7 3 4

. 6 6 9 .



D r u c k s a c h e 1 2 / 6 8 5 4 Deutscher Bundestag - IZ.Wahlpeiiode

h o 2

Z i v i l s a c h e n

Verfahren 11. Instanz - Berufungen

Eug출廳 e

B e r U n - O s t l l l l l l l l l 4 4 l l l l l l l l l f l l

M e c k l e n b u r g - V o r p o m m e m . . . . . . . .

Brandenburg l l l f l f l l l l 9 l l l f l t f f l l o o 3 l 6 8 9

S a c h s e n - A n h a l t
l f l t l l f f l l l l l f l l l l

S a c h s e n l l f l l l f l l l t t l l f l l l l l l t l 3 f
l 3 l 2 l 8 9 7

Thuringen l l f l l l t l l l l t l l l l l l l l f l l
l o 5 4

o h n e Berlin-Ost l l l t l t l l l l f l l l l t l l
4 o 2 7 2 9 8 l 3 2 o 7 6 8 o 4

m i t Be r l in - O st f l l f t t t l l l l l l l t l l l l l
4 6 3 6

Erledigungen

Be r l i n - O s t l t l l t l l f l l l l f f l f l l l l x l l

M e c k l e n b u r g - V o r p o m m e m . . . . . . . .

Brandenburg t l l t l l l t l l l t l l l l l l t l l 5 o o

S a c h s e n - A n h a l t l l t l l t l l l l l l l t l l l l l 3 2 5

S a c h s e n l l l f l t f t f l l f x l f l t l f t l D l f l
l 2 9 o l 6 l 8

T h u h n g e n l l l l f l f l f t t l l f f l l f l f l x l

o h n e B e r U n - O s t l l l l t l l l t l l l l l l t t l
3 8 4 3 3 o 2 8 2 5 7 2 6 o o 2

m i t Be r l in - O st l l l l l l l t l t l t l l l l l l l l
4 4 o o

noch anhangige Verfahren

B e r l i n - O s t
l f l l l l x t l l t l l t t l l l l t l l l

Mecklenburg-Vorpommem ........| 95
Brandenburg t l f l l f l l l t l l l f f f l t l f

S a c h s e n - A n h a l t l t t l f l l l f l l l l l l l l l

S a c h s e n l l l l l f l t l l l l l l l l l l l t l t l f l

Thuringen l l l l l f l l l t l l f l l l t l t t l l t

o h n e B e r l i n - O s t l l f t t f l t D t l t l t D l l t l 4 5 l 2 5 6 4

m i t Be r l i n - O s t l t l l f l l t l l l l l t l t l l l t

. 6 7 o .



Deutscher Bundestag - 12.Wah1periode D r u c k s a c h e 1 2 / 6 8 5 4

h 騷3

Z i v i l s a c h e n

Ve r f ah r e n 11. Instanz - B e s c h w e r d e n

Ei燎雲를理ge

Berlin-Ost l ☜ l t l l l f l l l l l l t l

; ' ' . . . '

Meck lenb urg- Vorp omme m . . . . . . , . l l 7 2

Brandenburg l l f l l t l t t # l l l l t l f l 7l l l 5 4 8

S a c h s e n - A n h a l t . .
f l l l l l l l t t l l l l f l

S a c h s e n l l ☜ l l t l l l l l l f l l f t l l l l l l f f

Thuringen ........ l l t l f l l l l l l t l # t

o h n e Be r l i n - O s t . . . . . . . l l t l f 3 l l l .f ☜ 3 ()57 3 l 7 4 2 5 3 o 7 o 3 8

m i t Berlin-Ost
l l l l l l l f t f l l l l l l ☜ t l l 3 4 5 l

Erledigungen

B e r U n - O s t l l l t l l l l l l * l l ☞ l l l l l l l f l

M e c k l e n b u r g - V o r p o m m e m . . . . . . . . l l 9 4

Brandenburg l l t l l l 4 l l l l l l l l l l l f l
l 4 l l

S a c h s e n - A n h a l t l t l l t f . l l f l l l l l l l f l l l 2 8

S a c h s e n l l t x l l t l f l l f l l l l t l l l .. l l l t l 9 4 8

Thuringe n l t l l l l l t t t t l t t l l 3 l l l l t l

o h n e Be r l i n - O s t t f l l l l l l l l l l l R l l l l 2 9 9 8 3 l 2 9 2 o 7 9 6 5 3 4

m i t Berlin-Ost l l l t l l l l l l l l D f l l t l l l 3 3 6 4

noch anhangige Verfahren

Berlin-ost ....................... l 54

Mecklenburg-Vorpommem ........] 29

Brandenbuig .................... | 88
Sachsen-Anhalt .................. | 69

sachsen ......................... l 73

Thunngen ....................... ) 29

o h n e Berlin-Ost
l t l t t t l f l l l l l l 3 l l f l 5 l 9

m i t Berlin-Ost l l t ☜ l l l l 9 l l l l f t l l t t l

- 67J -



O r u c k s a c h e 1 2 / 6 8 5 4 Deutscher Bundestag - IZ.Wahlperiode

h 襲린

F a m i l i e n s a c h e n

V e r f a h r e n 1. 1 n s t a n z

Eingange

B e r l i n - O s t
f f l l l l t l l l t l l l l l l t l l l t t

9 3 l l

M e c k l e n b u r g - V o r p o m m e m . . . . . . . . l l 4출警 9 3 5 5 6 l 5 3 . 7 8 o 6

Brandenburg l t l l D l t l ☞ l l f l t t l l l l t
l 5 l 3 7 l l 8 o 3 8 5 o 9 l l 8 6 5

S a c h s e n - A n h a l t
l t t l l l l l l t l l l l t l t l l6 6 7 2 l2 5 l o 8 8 8 7 l 2 4 7 9

S a c h s e n l l f l t l t l 3 l l l l l l f t l t l l t l l l 2 3 6 l 8 l8 2 7 3 l o 6 4 8 l5 l 6 8

T h u n n g e n l l l f l f l f l l l l l t l l l f f l f l l l2 2 8 9 9 2 9 9 6 7 8 6 9 7 9 7

o h n a B e r l i n - O s t
l l l t t l f f l l l l l l D l l l 7 9 2 l 5 6 l 2 4 o 4 o 9 8 3 5 7 l l 5

m i t Be r l in - O st t l f l l f f l l t l t l t t l l l l l 8 8 5 2 6

Erledigungen

B e r l i n - O s t
l l l l l l l t t l l f l l t l l l * f l l l 8 9 o l

Mec kle nb urg -Vo rp omm er n . . . . . . . . l l l 8 7 8 3 2 3 4 7 7 8 5 8 o 2

Brandenburg l t f l l l f l t l l t f t l l l t t t l 4 9 4 7 l o 9 7 6 6 9 8 ? 8 7 7 9

S a c h s e n - A n h a l t
l l l l f l l l l l l l l l l t f f l 6 3 o 3 l 2 4 4 4 6 6 o 3 9 8 7 3

S a c h s e n
t f . l l l f l . t f f l f l . l l . l l f l t . 2 3 2 5 9 l 7 4 9 9 9 5 8 5 9 8 7 o

Thuringen t l t t l l t l l f l t l t l t l f l t f t l l l 8 4 9 8 7 o 8 5 7 9 7 7 l 7 l

o h n e B e r l i n - O s t
l l t l t t l x l l l l f l f . l t

7 7 5 4 5 5 7 9 5 o 3 3 7 5 o 4 l 4 9 5

m i t B e r l i n - O s t
t l f t l f l l t t t l t l l l f x l l

8 6 4 4 6

noch anha料聲ige v鷺린출hr출料

l 9 9 2

B e r l i n - O s t
l l l l f l l x l t l l l l l f l l t l t l l l 9 l 4

Mec kle nb urg -Vo rp omm er n . . . . . . . . l 7 8 3 2 8 l 5 3 9 8 3 5 9 2 2

Brandenburg l l l l l f l l f l f l l t f l l l l l 3 3 l 6 4 l 4 3 5 6 5 2 8 6 4 o

S a c h s e n - A n h a l t
D l f l t t l l t l l t t f t l l l 2 9 5 7 3 o 2 3 5 l 9 2 . 를 7 8 8

S a c h s e n
f t f . t l l l f l t l f l l l l l l l t l l t l

4 5 7 l 5 3 4 5 6 4 o 7 l l 5 7 5

Thiiringen f l l . l t t t l l l l l l l l l l l l f l l 2 l 8 8 2 7 7 9 4 o o 6 6 6 3 2

o h n e B e r l i n - O s t
f t t t l f f F f . l f f f t l l l l 4 8 l 5 l 8 l o 5 2 5 2 4 o 3 9 5 5 7

m i t B e r l i n - O s t
l f f f t l l l l l t l l f t l L l l t l 6 7 2 9

- 67 2 .



D e u t s c h e r Bundestag - 12. Wahlperiode D m c k s a c h e 12/6854

h o 5

F a m i l i e n s a c h e n

Verfahren 11. Instanz - Berufungen

Eingange

B e r l i n - O s t
t l f l l l l l t l t l l l * l l l l l l l l

Mec kl en bur g- Vo rpo mm er n . . . . . . . .

Brandenburg l l l l t l l l l l l l t l t l l f l l

S a c h s e n - A n h a l t
l l l t f l l t l l l l t l t t t t

S a c h s e n
l l l l t l t l t l t l f f f l l l f l l l l l f

l o o 2

Thuringen l l l l l l t l l l f l t l l l f l t l l l f

o h n e B e r l i n - O s t
t t l l l l l t t l l t l l l l l t

2 9 l 9 2 o 8 o

m i t Be r l i n - O s t
t l t l l l l l t l l t l l t f l f l f

3 2 7 7

Erledigungen

l 9 찰o

B e r l i n - O s t
l l l l l l l l l l l l t l t l l l t l l l l

M e c k l e n b u r g - V o r p o m m e m . . . . . . . .

Brandenburg t l t t l l l l l l l t l t l l t l l D

S a c h s e n - A n h a l t
l t l . f t t l f l f t l f l l x l

S a c h s e n
l l f l l t l t l l l l t t L l t l l l t l l L l

Thuringen l l f l l l l l l l l l l 1 l l t t f . L l l

o h n e B e r l i n - O s t l l t f t l l l . f l l l l t l f t 2 8 5 8 2 o 9 6 l o l 6

m i t B e r l i n - O s t
. l l l l l l t t D t f l l t l f l l l

3 2 o 7

noch anhangige Verfahren

Berlin-ost ....................... j 3 l

Mecklenburg-Vorpommern ........| 83
Brandenburg l t f t l t l l l l l l l t l l 3 t l l

Sachsen-Anhalt .................. | 66

S a c h s e n
t l l l l l t l l l l l l l l t l l l l l l l f t

Thunngen ....................... ) 82

o h n e B e r l i n - O s t
l l l l l l l l l f f l l l l l l l

m i t B e r l i n - O s t
l l t l l f l l l l l l l f . f t l l l

. 67 3 .



D r u c k s a c h e 1 2 / 6 8 5 4 Deutscher Bundestag - 12.Wah1penode

h o 출

F a m i l i e n s a c h e n

Ve r f ah r e n 11. Instan z - B e s c h w e r d e n

Eingange

Be r l in - O st l f l l r l t l l l l l l t l l l t l l l l 3

Meck len bur g-V orp omm er n . . . . . . . .

Br an de nb ur g l l f l t l t t t l l t D l t t t l l t

S a c h s e n - A n h a l t l t l t l D t l l t l l t t l t t t

S a c h s e n . l t t l t * l t l t l l l l t l t l l l l t l l

T h u h n g e n l l l l l l l l l 3 l l l l l l l l l 3 t l l
l 9 3 .

o h n e Be r l i n - O s t t l l l 3 l t l l t l l f l l t l l
2 2 o 6 l 4 9 3 l 2 6 o

m i t Be r l i n - O s t l l l f l t l l l l l l l l l l l l l l
2 4 9 4

Erledigungen

B e r U n - O s t l l 9 l l l l l f l l l l l l l l l l l l l l

Mec kle nb urg -Vo rp omm er n . . . . . . . .

Brandenburg f f l l f t l t l l f l l l l f t t l t

S a c h s e n - A n h a l t t l t l t t l l l l l f l t l l l l

S a c h s e n . l l l t l l l l l l t t t l t l t l t l l l t f

T h u h n g e n f l f l l l l t l l t l l l l f f l t l l l l

o h n e Be r l i n - O s t l t l l l l l l t l l l l f l l l l
2 l 4 2 l 6 l 6 l l 6 l

m i t Be r l i n - O s t l l l l l t f φ l l l l l φ f t l l l t
2 4 2 6

noch anhangige Verfahren

Berlin-ost ....................... j 22

Mecklenburg-Vorpommern ........| 29
BrandenbufQ .................... | 67

Sachsen-Anhalt ... ........ ..... .. | 6 1

sachsen .........,............... j 42

T h u n n g e n ....................... 4 1

o h n e Be r l i n - O s t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f l f

m i t B e r l i n - O s t f l t l t l l l l l l l l t l l f t l l

. 674 -



Deutscher Bundestag - 12.Wah1periode D r u c k s a c h e 1 2 / 6 8 5 4

h o 를

A r b e i t s r e c h t s s a c h e n

V e r f a h r e n 1. 1 n s t a n z

監i理g초理g출

B e r l i n - O s t
f t l l l l t l l l l l . l l f l t t l . l f

l 9 2 8

Meck lenb urg -Vor pom mer n . . . . . . . .
2 2 l l l 6 7 8 9 4 7 7 l聾 2 5 l o o

Brandenburg t l t t f f 1 l t t l 1 l l l t D t t l
2 8 6 9 l 5 9 o o 4 4 9 2 7 3 o 6 l 8

S a c h s e n - A n h a l t
l l t f l f l x l f . t l l f . l .

2 7 5 9 l 6 l o 4 3 4 7 7 3 2 7 2 5 3

S a c h s e n
. l t f l . l f f t l f l l f l l . l l t l t l l

3 7 9 9 3 l o 8 o 7 7 3 2 4 5 3 7 8 2

Thuringen f l f x l l t l l x l t l l t l l f f f l l f
l 8 8 3 2 o 4 2 3 7 8 8 2 l 3 2 8 4 6

o h n e Be r l i n - O s t
l t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3 5 2 l 1 0 0 2 9 6 2 8 3 5 6 4 1 6 9 5 9 9

m i t Be r l in - O st l l l l l l l l l t l l l l l l f l l l
l 5 4 4 9

Erledigungen

B e r l i n - O s t t l l l f t l 1 t l l l l l l l l l l l l l . l 8 6 3

M e c k l e n b u r g - V o r p o m m e m . . . . . . . .
2 l l 4 8 2 9 2 2 5 8 2 8 3 3 5 2 6

Brandenburg . l f l f l l t x f x l t t l l l l . .
2 8 4 2 8 8 8 7 3 2 4 o 8 3 9 l 3 5

S a c h s e n - A n h a l t
l l f l l l t f l f t l . l l l t .

2 6 5 2 l o l 5 7 l 7 8 o 5 3 4 3 7 3

S a c h s e n
l l l l l . l l l f l l l f f l x l l . l l l l .

3 6 9 3 l 7 3 9 9 5 8 o 8 8 6 5 o 6 6

Thuringen l l l t l . l f t l l l f t l l l f t l l l .
l 8 2 5 l l 4 6 4 5 7 2 5 2 4 4 2 8 5

o h n e Be r l in - O st l l l l t t t l l l l l l l t l l l l 3 l 2 6 5 6 l 9 9 1 9 1 3 8 1 2 1 6 3 8 5

m i t Be r l i n - O s t l l l t l l f l l x l f l l f l t l t .
l 4 9 8 9

noch anhangige Verfahren

l 9 聾o l 9 9 2

B e r l i n - O s t
l l l t t t D t t t t l t D l l l . l l f t .

Mec kle nb urg -Vo rp omm er n . . . . . . . . 8 7 6 o 3 o 2 5 4 2 2 o 5 l

Brandenburg l t l l f l l l l t l l l l l l l l t l
7 5 2 5 l 9 2 2 6 l o 7 7 o

S a c h s e n - A n h a l t
t l t t D l l t l l f l t t l t l . 6 3 7 3 2 4 6 2 3 l 7 6 o 6

S a c h s e n
l t l l t l l l l t l l t l . l l l f f l l t l .

l 4 2 7 l 3 4 4 7 l 2 o 9 l 2

T h u h n g e n f f f f l l l t l l l t t l t t l D l l l t l 9 2 3 4 3 l 9 l 5 2 o 4 7 6

o h n e Be r l in - O st l l l l l l f l l l f l l l l l l l
2 o 6 6 4 6 l 6 3 1 4 0 4 8 9 9 l 8 l 5

m i t B e r l i n - O s t
l l l l l l . l . l l l l f l . l f l t

2 3 2 2

. 675 .



D r u c k s a c h e 1 2 / 6 8 5 4 Deutscher Bundestag - 12.Wah1pehode

h o 8

A r b e i t s r e c h t s s a c h e n

Verfahren 11. Instanz - Berufungen

Eingange

l 9 8 9

B e r l i n - O s t
l l l t l t l l l l f l l l f l l x l l f x f

Mec kl en bu rg -V or po mm er n . . . . . . . .

Br an d en bu r g l l l l l l l l l l l f 1 l . f l f . l
l o 6 5

S a c h s e n - A n h a l t l f . . l . f f f l f t . l . l . t

S a c h s e n
l . l l l l l l l l l l t l x f l l l f x . l l l

l 4 2 4

Thuringen l l f t t t . t f l t t l l l D l t t t l l t l o 3 3

o h n e B e r l i n - O s t t . l l l l l l l l l f l l l l l t
l 4 6 7 l 4 4 8 l 3 9 9 4 4 4 6

m i t B e r l i n - O s t
f l l . l f l l . l f x f l l f l l l t l 6 7 5

Erledigungen

l 9 9 o

B e r l i n - O s t
l l l l l t l l l l l l f l f t f l l l l l f

Mec kl en bu rg -V or po mm er n . . . . . . . .

Brandenburg l l f f t f . l f t f l t . f l 1 l f f

S a c h s e n - A n h a l t l f t l f l l l l l l . l l l t f f

S a c h s e n l l f l f l l f f f l l l l . l l t l l t . t l l

T h u h n g e n t l l . l l l f l f l t l l l l t l f l l x l

o h n e B e r l i n - O s t l l L l t t l l f l . l l l t l t l
l 4 3 7 l 2 8 5 l l o 3 2 4 6 6

m i t B e r l i n - O s t l t l t l l l l l l l l t l f l l l f l
l 6 3 l

noch anhangige Verfahren

l 9 8 9 l 9 9 o l 9 9 2

Berlin-Ost ....................... | 19

Mecklenburg-Vorpommern ........| 26

Brandenburg ....................j 47
Sachsen-Anhalt .................. | 33

sachsen ......................... j 7o

Thuhngen .......................| 20

o h n e B e r l i n - O s t t t l l t l t l t l l l l l l l t l 2 7 9 l

m i t B e r l i n - O s t
l t t l t f . l l l f l f l f l t t f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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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tscher Bundestag - 12.Wah1pehode D r u c k s a c h e 1 2 / 6 8 5 4

린 騷聾

A r b e i t s r e c h t s s a c h e n

Ve r f ah r e n 11. Instanz - B e s c h w e r d e n

Eingange

Berlin-Ost ....................... [ 50

Mecklenburg-Vorpommern ........| 43
Brandenburg ....................| 48
Sachsen-Anhalt .................. | 37

sachsen ......................... j 82

T h u n n g e n ....................... | 35

o h n e B e r l i n - O s t
l l l l l f l l l l l l l l f f l l

m i t B e r l i n - O s t
l x f t r f l l l f l l t t f l . . l f

Erledigungen

Berlin-Ost ....................... | 47

Mecklenburg-Vorpommern ........| 43
Brandenburg ..............,..... | 49
Sachsen-Anhalt ............,..... | 33

oc i c n s en . . . . . . . . . . . . . . . . . . . . . . . . . | o(J

Thuringen ................,,..... j 36

o h n e Be r l i n - O s t l l l l l t f t l l l l # l t l l l

m i t B e r l i n - O s t
t l f l l D f l t l f t l l f f f t t l

noch anhangige Verfahren

Berlin-ost ....................... j 5

Mecklenbuig-Vorpommern ........| 1
Brandenburg ....... .............| 4
Sachsen-Anhalt ................. . | 4

sachsen ......................... j 6

Thunngen .........,...,...,..... [ 1

ohne Berlin-Ost ...... ... ......... | 16

mit Berlin-Ost. ................... | 2 1

- 6 7 7 -



DrUCkSSChe 12/6854 Deutscher Bundestag - 12.Wah1pehode

h l o

S t r a f s a c h e n

V e r f a h r e n 1. 1 n s t a n z

Eingange

Berlin-Ost l l l l l l l f l l l l t l t l l l l l l D l 4 6 6 4

Mec kle nb urg -Vo rp omm er n . . . . . . . .
6 l 9 l 3 7 6 4 7 8 7 8 l 8 o o 2

Brandenburg . f l L l t l l l l l t l l l l 1 l l l
7 4 5 5 5 l 3 o l 3 9 l 6 2 5 o 9 o

S a c h s e n - A n h a l t f l l 1 l l l l l l l x l l t t t l
8 5 3 2 5 l o 8 l l 2 4 8 2 2 6 7 2

S a c h s e n f t l f f t l t l t l l l l l f l t f l t l t l l
l o 8 9 2 6 4 7 4 l 3 5 6 4 3 7 7 4 8

T h u h n g e n t t l t t l f l 4 l l l l t l l l l l l l l l 5 6 l o 3 4 l o 9 5 9 o 2 5 4 8 5

o h n e Be r l i n - O s t . . . . . . .
3 8 6 8 o 2 3 8 8 6 5 6 l 9 6 1 2 8 9 9 7

m i t Be r l i n - O s t f t l t l l l l l t l l l l l l l l l l
4 3 3 4 4

Erledigungen

Berlin-Ost t l l l l t l t t l l f l t l t l f t l l . l 4 8 2 o

Mec klen bur g-V orp om mer n . . . . . . . . 6 2 7 6 3 3 o 8 6 l 9 4 l 4 3 7 l

Brandenburg l l l f t l l f l t l l l f t l l l l f
7 6 9 o 4 4 8 o l o 9 5 3 l 7 7 9 8

S a c h s e n - A n h a l t l l l l l l l l x l t l l f l l t l 8 6 7 7 4 6 8 8 8 2 7 5 2 o 2 9 7

S a c h s e n f l f l t f 1 l f l f l l t f l f l f l t f t l l
l l l l 2 5 6 l 8 lo 7 2 4 2 8 8 5 2

T h u h n g e n l f f l l l l l f l l l t t l t t t l l . l D
5 6 8 l 2 9 8 9 6 9 4 8 2 o 4 9 7

o h n e Berlin-Ost t l l l l l l l l f l l t t t f t l
3 9 4 3 6 2 l o 8 3 4 3 o 9 4 1 0 1 8 1 5

m i t Be r l i n - O s t l f l l t t l l l l l l l t l l f t l t
4 4 2 5 6

noch anhangige Verfahren

Berlin-Ost l f l f l f l t l l t l l l f t l l f l l l t

Mec kl en bur g- Vo rpo mm er n . . . . . . . . 2 3 8 3 6 o 8 8

Brandenburg l l l l l l l 3 * l l l l l l l t l l l l o l 2 3 9 8 8 l l l 9 9

S a c h s e n - A n h a l t l t l t l l l t t l l l t l t l f f
3 8 o 6 6 할출5

S a c h s e n t l l t f l l l l t t l l f l l l t l l l l f l t
l 3 8 6 4 o l 6 l 2 7 5 5

Thiinngen t l x l l l l t l t t l l t l l l t t l f l l
3 3 5 3 8 2 8 o

o h n e B e r l i n - O s t l l l l l l l l t l l l l l l l l f l 8 4 9 4 6 6 8 l 7 5 4 6 4 5 3 l 7

m i t B e r l i n - O s t f t t l l f l t l l l l l ☜ l t t l t l
2 l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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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tscher Bundestag - 12.Wah1periode D r u c k s a c h e 1 2 / 6 8 5 4

h l l

S t r a f s a c h e n

Verfahren 11. Instanz - Berufungen/Proteste

도ina출理雪출

l 9 9 o

B e r l i n - O s t
t f l t l l l f l l f l f l l l f l l l l l f

Mec kl en bur g- Vo rpo mm er n . . . . . . . .

Brandenburg l D l l l f t t l f t f l l f l l l l l
l 3 4 2

S a c h s e n - A n h a l t l l t t f f l l t t f t l l f l t l
l 3 5 5

S a c h s e n t t l f l f l t l t l l l l ☞ t l l l l l l f l l
l 7 騷5

T h u h n g e n l t l l t l l l l l t D t l t f l l f f t l l

o h n e B e r l i n - O s t l l l l t l l ☞ f 4 l l l l l l f l
6 o 9 9 l 7 8 7 l 5 4 8

m i t B e r l i n - O s t
l l l l l l t f t l f l l t l l l l l t

6 9 4 6

Erledigungen

l 9 9 o

B e r l i n - O s t
l l l l t l l l f l f l l l t l t l l t l l l

Mecklenburg - V o r p o m m e m . . . . . . . .

Brandenburg l l l l t t f l l l l l f l l l l l t l
l 4 2 3

S a c h s e n - A n h a l t t l l l f 3 l f l t f l l f l t l f
l 4 o 6

S a c h s e n l l f l l l l l l t l l l l l t l t t l l t t t t
l 8 7 8

Thuringen r l l l f l f l l l l l t l f l l r l l D f l

o h n e B e r l i n - O s t l f l t l l t f t l f t t t l l f t
6 3 7 9 l 8 6 5 l 2 2 5

m i t B e r l i n - O s t
t l f t l l f t l l l f l l l l l f l l

7 2 4 2

noch anhangige Verfahren

Berlin-Ost ....................... 1 37

Mecklenburg-Vorpommem ........ | 19
Brandenburg .................... | 39
Sachsen-Anhalt .................. | 39

sachsen ......................... l 84

Thuiingen .......................| 23

o h n e B e r l i n - O s t
l f l f l f l t f l l l t l l l l l

m i t B e r l i n - O s t
l l l l l l l l t l l t l l l l l l l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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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r u c k s a c h e 1 2 / 6 8 5 4 Deutscher Bundestag - 12.Wah1periode

h l 2

S t r a f s a c h e n

Ve r f a h r e n 11. Instan z - B e s c h w e r d e n

Eingange

B e r l i n - O s t
l l t l f l t . l l l f l f t f . l . l l l .

Mec kl en bu rg -V or po mm er n . . . . . . . .

Brandenburg l . f t l t l . t . f l f . l l t t t .

S a c h s e n - A n h a l t f t . f f f f f f f f f f t f f . f

憲ach s e料
t t l l t t t t l t l t l l x l D l t f t f l l l

l 2 l 4

T h u h n g e n f . l t l l f l l l . l l f t 1 l l f t . l .

o h n e Be r l i n - O s t
l L l t t l x l l f l t t l l l l l

2 7 4 o l 6 7 5 2 3 5 8 3 9 2 5

m i t Be r l in - O st l l f t f l l l . t l l l l l f l t l x 3 2 l 6

Erledigungen

B e r l i n - O s t
l 4 f 1 l f l l l t l l t t l l l l l l l l f

Mec kl en bur g- Vo rpo mm er n . . . . . . . .

Brandenburg l l f l 1 t l r f l t l t l l t f L l l

S a c h s e n - A n h a l t
t l L l f ☞ r f t l l t t t t t f l

S a c h s e n
. l f t l l l l f l l t l l f x f x f t t l l f f

l l 2 9

Thuiingen t l l t t t l t f l l l x r f t t x f # r f l

o h n e Be r l i n - O s t
f f f l l t l l l l l l f f L l t l

2 7 6 l l 6 2 7 2 2 7 2 3 6 5 9

rnit Berlin-Ost
f t l f L t t t l f t t l l t t l t . f 3 2 3 5

noch anhangige Verfahren

Berlin-ost ..,..-..,.-............ j 9

Mecklenburg-Vorpommern ........[ 11
Brandenburg ..........".........[ 13
Sachsen-Anhalt ..........,.......- | 16

sachsen ..........................j i4

Thuiingen .......................] 11

ohne Berlin-Ost .................. | 65

mit Berlin-Ost ....................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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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tscher Bundestag - 12.Wah1periode D r u c k s a c h e 1 2 / 6 8 5 4

h l 3

K a s s a t i o n s s a c h e n

Eingange

1990 ') 1992 2)

Mecklenburg-Vorpommern .......................| 99 l 2 5 5

Brandenburg l l l t t l t t l t l l l l l l l l l l l l l t t l l l f f l l f l l
l l 4 4

S a c h s e n - A n h a l t t l l l l t l l t l . l l l l f l f l l f l 1 f l l t l l t l l
l o 5 9 l 8 7 襲

S a c h s e n
D f f l f t f . l l l l l l l t l L l t l 1 l l t l l . l l L l . l l f l f l

l 8 9 7 l 8 8 2

Thnhngen .....................................l 9o l 4 4 4 l 2 2 3

B e r l i n
l . l l l l l t l l l l t l t t t l l l l t l l l l l f l l l l l l f x l l t l l

g e s a m t . l l f l l t l t t l t l l l l l t l l l l l l t l l l l l l l t t l l l l l t
7 6 o o 6 9 6 9

Erledigungen

Mecklenburg-Vorpommern .......................| 22
Brandenburg f l t l l l f f t l l l l l l t l l l l l l l l l f t l l t t l l l l

S a c h s e n - A n h a l t l l l l l t l l l t l t l l l l t t l l l l l l l l l l l l f D
l l 7 o

sachsen ....................................... j 3o l 7 2 3

Tharingen .....................................j lo
Berlin ......................................... j 3 l

gesa it........................................j 93 3 9 6 4 5 7 9 o

noch anhangige Verfahren

19923)

Mec kle nb urg -Vo rp omm er n l t l f l t l l l l l f t t l . l l l t l l f

Br an de nb ur g l t l l l l t f f t 4 f t t l t t . x t t t t l l l . l l l l f l l l

Sdchsen-Anhalt .. .... . ... ... . ... .. ... .. .... .. .. | 3 6

S a c h s e n l t l l t l . l l t l ☞ l l f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x l f t f t . t
l 2 2 9 l 3 3 o

T h u n n g e n l l l ☞ l t l f l t l f l t l t t l l l l l l l l t l t l l t l l l t . t
l o 2 l l 2 7 4

B e r l i n l l l l l l l l l t l f t t l l t l l l l l l l l t l l l l l t l l l l t l l . l

g e s a m t l l l l t l l l l l l t l t l l l l l t t l t t l l l l l l l l l t l l l l . t 4 3 l 8 5 l 3 o

') = 1. 0k t o b e r - 3 1. D e z e m b e r 1990

2) = Jan uar -O kto ber 1992

3| = Ok t ob e r 1992

- 68; -



D r u c k s a c h e 12 /6 85 4 Deutscher Bundestag - IZ.Wahlpehode

h l4

Rehabilitierungssachen

Ei理雪출理g찰

Mecklenburg-Vorponunem l l t l l l l t l l l l l l t l l t l l l l l 6 3 7 8 2 5 9 8

Brandenburg l l l t t l t D l f f t l l l l t l l l l l l l t l t f l l l t f l l 8 8 9 7 3 9 6 5

S a c h s e n - A n h a l t l t f l l l l l l l l f l l t l l f f l l l l l l t t l l l t f lo 5 l 9 5 l 6 3

S a c h s e n l l l l t l t l 1 l l f l l t l l l l l l t t l l l l l l l l l l l t f # l l 2 o 4 3 8 7 2 8 4

Thur inge n l l l l l l t l l l l l l f l l t t l l f l l l l f l l t l f t l l f f l l 9 9 2 7 6 5 9 3 2 o 5

B e r l i n t t t l t t t l t l l t l t l t l t t l t l l l l l x l l t l l l l t t l l f t l
l 6 4 4 3 l 9 3 3 를聾6

g e s a m t l l l l f l f l t t l . f f f l l l l f f l l t l t f l l l t l f l l t l l l l
4 2 l 3 5 7 o 8 4 2 5 9 2 l

Erledigungen

M e c k l e n b u r g - V o r p o m m e m t l l f l l l l l f l t l t t l t ☞ l l f l f l 7 l o 2 7 출8

Brandenburg l l l l l l t t l l l l l l t l t l l t l l l t l l l l l l l f f l f 2 3 8 9 5 3 9 7

S a c h s e n - A n h a l t l f l l t t l f l t t l l l t l t l l t l l l f l l l l l f l l 5 4 5 9

S a c h s e n l l f t l l l t D l f f l f l l l l t l t l t l l l f l l f f l l l l f t l l 6 o 2 5 l l 4 8 7

Thahngen ..................................... j 5l 2 6 6 9 5 6 5 8

Berlin ......................................... l 49 l 5 4 6 3 l 3 7

ge sa m t t l l l t l t l l l f l l t l l l l l t l l l t f l l t f f f l l t l l l f l l 100 | 16 040 3 3 9 2 6

noch anhangige Verfahren

Mecklenburg-Vorpommern l t l f l l l t t l l l l l l l t l l l # l l 5 5 6 5 6 l 4 襲

Brandenburg l t l t l l t t t l t l l l l l l f l t l f D l l f l l l l l l f l l l l l 7 7 6 2 5 6 8 6 9

S a c h s e n - A n h a l t f l t l t l t l l l l l t l l t l l l f l f l f 4 t l l l f t l 2 6 7 6 l l 4 9 4 lo 4 9 2

S a c h s e n l t t l l t l L l t t t t t t l t l l l 3 t l f f l l f l t l l t f l l l l f l 4 4 l 3 l l 別 o

T h u h n g e n l L f l l f l t l l l t l f l l l l l l l l l l f l f l t l l t l ☞ t f f 3 3 4 8 8 3 3 8 7 l 5 9

B e r l i n l l l l x l l l l l l f t l f l f l l l t f l l l t l l l t l l l l t t f t # l l l 5 9 5 3 2 3 2 3 8 o l

ge s a m t l l l l l t D l t f l l l l t l l l l l l l l l t f l l l l l t l l f l l l l l 5 o 6 6 7 4 6 o l o

i) = 1.0ktober-31. D e z e m b e r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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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tscher Bundestag - IZ.Wahlpehode D r u c k s a c h e 1 2 / 6 8 5 4

h l 5

Verwaltungsrechtssachen

V e r f a h r e n 1. I n s t a n z

Ei n ga n g e

19901) l 9 9 2

Mecklenburg-Vorpommern ............... ........ | 74 l 3 7 3 3 7 5 l

Brandenburg l t l l l D . l l t l l 7 t l l f l l . l l l l l t l f t l l l t l l l 3 9 5 7 o 7 9

Sachsen-Anhalt ................................ | 30 2 o o 9 5 5 5 9

sachsen .. ..................................... j 99 2 2 9 2 6 3 2 8

Thahngen .....................................j 62 l 3 7 9 3 3 3 3

g e s a m t l . l l l l l f l l l f l t f l f l l t l t l l . . l f t l f l l l . l l l l l
8 4 4 8 2 6 o 5 o

Erledigungen

Mecklenburg-Vorpommern .... ...................| 25 2 o 3 o

Brandenburg ...................,...............] 60 2 9 9 3

oclCllSGH-Allllcllt . . . . . . . , . . . . . . i . . . . . , . . . . . . . . . , . | 2,0 2 4 7 o

S a c h s e n
t l l l f l l l t l l l l l l l f l l f l l l f l f l l t l l l l l l l l l l 64 | 1 175 3 9 4 9

Thahngen .....................................j 4o 2 o 2 7

g e s a m t l l t l t f l l l l x l x l l l l f t l l l l l . l l f l x f l l l l l t l l .
3 3 7 8 l 3 4 6 9

noch anhangige Verfahren

Mecklenburg-Vorpommern .......................| 83 2 5 9 4

Brandenburg l t l t l l l l l t l l l l l l t l f f l t x l l l l x l l l l l . f l l 5 l 5 4 7 7

Sachsen-Anhalt .............................,.. | 89 l 3 6 4 4 l o 9

S a c h s e n t l l l l f l l f l l l l l ☞ l l t l l l l l . l l x l l l l f t l l f l l l l 3 4 8 3 7 5 3

ThQringen .....................................j 7l 2 2 6 o

ge sa m t l l l l l t l l t l f l t l l l l l l t l l t t . t l t l l t l l x f l l l l f 5 7 4 4 l 8 l 9 3

') = 1.Oktober-Sl. De z e m b e r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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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r u c k s a c h e 1 2 / 6 8 5 4 Deutscher Bundestag - 12.Wah1pehode

h l 6

Verwaltungsrechtssachen

V e r f a h r e n 11. I n s t a n z

Eingange

Mecklenburg-Vorpommern .......................| 1 211 (57)

D F d n d e n D U F Q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 442 (216)

Sachsen-Anhalt ...........,........,........... | 6 182 (28)

S a c h s e n t . l l l l 1 f t l l f l l f . l l l t t l l l l . D t l f l l t l l l x l l 634 (109)

Thahngen .....................................j 6 15 8 (14)

gesamt ........................................l l8 1 627 (424)

Erledigungen

Mec kl en bur g- Vo rpo mm er n . l t l l l l f x l f f l f l l l l f l . l t 36 | 95 (16)
Brandenburg ......,.,........,................. 4 303 (133)

sachsen-Anhalt ................................ l l 110 (7)

S a c h s e n l l f l f l l l l l l l l f l l l l l l t t l l l t l f t l l t l l l t l l f 532 (86)

Tharingen .....................................j 4 136 (15)

gesamt ........................................l 9 1 176 (257)

noch anhangige Verfahren

Mecklenburg-Vorpommern .......................| 1 1 1 9 (54)

Brandenburg .................................... l 151 (80)

o Q C u s e n - A n i i d l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 31 j 99 (27)
sachsen ....................................... j l2 64 | 166 (48)

Tharingen .....................................j 4 31 | 52 (7)

g e s a m t l l . f t t l l l t l t t t l l t l x l l t l f l l f l l l l l f l . l l l l . 23 | 148 587 (216)

') = 1. Ok t o b e r - S l. D e z e m b e r 199 0

() = darunter Berufungen

- 684 -



Deutscher Bundestag - 12.Wah1periode D r u c k s a c h e 1 2 / 6 8 5 4

h l 7

S o z i a l r e c h t s s a c h e n

Ve r f ah r e n 1. 1nstanz

E i理聲초理聲출

1990')

Mecklenburg-Vorpommern ......,................| 45 l 6 5 l

Brandenburg ................................... 69 2 2 5 7

Sachsen-Anhalt ................................ | 29 l 7 9 o

S a c h s e n
f l t l f l l l t l l t l l . l t l l l l l . f 4 f f f l l t l t l t f t f l

l 4 6 7 3 7 3 2

Thuhngen .....................................j 88 l 9 o 8

g e s a m t l f l l l l l f l l t t l l l l l l t l l f f t f l l l l t t l l t l t l l f l
4 5 2 7 l l 3 3 8

Erledigungen

19901)

Mecklenburg-Vorpommem ....................... | 5
Brandenburg ...................................l 9 l 2 l 6

S a c h s e n - A n h a l t
t f t f f f t l l l l l f l l . f t t l l t l l l x t l l f l l

l l 9 8

sachsen ....................................... j 34 l 9 8 o

1h6hngen .....................................j 7

g e s a m t f l l l t l l t l l l l l l f l l ☞ l t l t l t f f l f l t l l l l l l l l l l 55 | 16 1 1 5 9 9 7

n o c h 출라紅를流g구e v출린출hr를린

Mecklenburg-Vorpommem ......... ..............| 65 l 5 o 9

Brandenburg ...................................) 70 l 7 3 7

Sachsen-Anhalt ............................,... [ 66 l o 7 찰

S a c h s e n
t l t f l f t l l t t l t f l t f t l t l l l f l x l l t t l l l l t . f l l l o 8 9 2 8 4 o

Thah gen .....................................j 87 l 5 8 4

g e s a m t l l t l l l l l l l f l l l l l l l l l l l l l f l l l l l t l l l f f f t l l 3 4 o 5 8 7 4 9

') = 1.0ktober-31. D e z e m b e r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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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l 8

S o z i a l r e c h t s s a c h e n

V e r f a h r e n 11. I n s t a n z

Eingange

1990')

Mec kl en bur g- Vo rpo mm er n f f l f f f l l x l . x . l t l f l l l l l t 19 (19)

Di'snuGnbui'c[ . . . . . , 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5 0 (38)

S a c h s e n - A n h a l t l l l l x l l f l l l l l 1 l l f l t f l l l f t l l l t l l l 82 (79)

S a c h s e n . l . . l f l . t . l f . l f l l t f x f f . . t f . l f . f . l f f . . l l 9 6 (89)

Thuringen l . t l l l l . t l . l . . l . . l l . f . l f . l 1 l f . l . l l L l . 2 7 (21)

gesamt ........................................j 2 67 | 274 (246)

Erledigungen

1990')

Meck len bur g-V orp omm er n f l l l f l f l l f t l l f l l l l t t l l l 13 (13)

Brandenburg ...................................j 2 2 8 (15)

S a c h s e n - A n h a l t
f l . l l t t l t f t f t t f t l l . l l f . l l l l t f t f . 2 8 (27)

S a c h s e n f t . t l t f f l f l t l l l l l l l l l l l l f l l t l t l l l f . l l l L 4 0 (36)

Thuringen f l . l l t l . l L f l l l l l l t l l l x t l l f . l f t t . . l f . l 24 (20)

gesamt ........................................j 2 22 | 133 (111)

noch anhangige Verfahren

l 9 9 o l 9 9 2

M e c k l e n b u r g - V o r p o m m e m l t l l l 1 l l l l l l l l t l l f t l t l t 4 ( 9 (9)
Brandenburg l f . l l l l l t l . l f l l . l t l l t l t l l l l l l f . l t t t 26 (25)

S a c h s e n - A n h a l t l f f l l l l l l l l l f f l l t l l l f t t l l l l l f l 4 l 67 (65)

sachsen ....................................... j 2 7 9 (69)

Thur inge n l l l l t f f l t l l l l l l t l l l l l l l f f f l f l l l l l l l l l l2 (9)

g e s a m t l l t l l l f l l r f l f l l l l l l t l f t l f l l f l t l t t l l l l f l l 47 | 193 (177)

') = 1.Oktober-31. De z e m b e r 1990

() = darunter Beruf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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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l 9

F i n a n z r e c h t s s a c h e n

Ve r f ah r e n 1. 1nstanz

Ei n ga n g e

1990')

Mecklenburg-Vorpommern .......................| 7

Brandenburg ...................................j 7
sachsen-Anhalt ................................ j 4

sachsen ....................................... j 3

Thahngen .....................................j 3

gesa it ........................................j 24

Erledigungen

1990 ') l 9 9 2

Mecklenburg-Vorpommem .......................| 1
Brandenburg l l t l f l f l t l l f f l t t f l t l l l l l t l l l l l l t l l l

S a c h s e n - A n h a l t
f f t l l l l t l t t t l l f t f . f l . t l l l D l l l t x f

S a c h s e n
t f l l t l l l l x l l t t l l f t l D l t l l l l . l l f l . l l l t l t l

Thuringen t l l l l l . l l l . t . t . . f f l f l f . t . . L f f t l l . f t l l

gesamt ........................................ . l

noch anhangige Verfahren

Mecklenburg-Vorpommern .......................| 7
Dfcinusn DUi'CJ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j /

sachsen-Anhalt ................................ j 6

sachsen ....................................... . 5

Thuringen .....................................j 4

gesamt ........................................l 29

') = 1. 0ktober-31. D e z e m b e r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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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m m e r 2 1

Personalvermehrung

Die Bewaltigung der d e n Landesjustizverwaltungen Kurz- u n d mlttelfrlstlge Planungen:

der ne u e n Lander nach der Vereinigung iibertrage-
n e n Auf ga be n erforderte eine erhebliche Ve n n e h -

Alle n e u e n L a n d e r h a b e n ei n e we i te r e Personalver-
rung des Personals.

mehr ung vorgesehen, urn d e m steigenden Geschafts-
Dies wird nachstehend durch die An ga be n des Perso- anfall gerecht werden zu konnen. Im einzelnen beste-

nalbestandes ausgewahlter Lander zu d e n Stichtagen h e n beispielsweise folgende Planungen eimger Lan-

3.Oktober 1990 u n d 1.Januar 1993 dargestellt. Der der:

Personalbestand wird z u m jeweiligen Stichtag aufge-
gliedert auf das Personal des Ministeriums des betref-

S a c h s e n : Im S a c h s i s c h e n S t a a t s m i n i s t e n u m d e r J u -
fenden Landes (abgekurzt Min) u n d das Personal der

Gencht e einschlieBlich Grund buch amte r u n d Regi- stiz ist nur noch mit einer geringfugigen

stergerichte un린 린er Staatsanwaltschaften (abgek立rzt
Personalvennehrung zu rechnen (voraus-
sichtlicher Endbedarf: 180 Mitarbeiter). Bei

G/St). Abgeordnetes Personal aus d e n alten L a n d e m
d e n G e r i c h t e n u n d S t a a t s a n w a l t s c h a f t e n

ist in K l a m m e m angegeben.
wird mit ei ne m Endpersonalbedarf v o l l

7 000 Mitarbeitem gerechnet.
Stichtag

L臺琉 der

3.Oktober 1990 | 1.Januar 1993
Sachsen- N a c h d e m Haushaltsplan liir 1993 betrug
A n h a l t : d i e Z a h l d e r Stel len fiir B e a m t e u n d R i c h t e r

Brandenburg Min | 6 164 ( 61) 3 284 u n d die Zahl der Stellen fur sonstige
G / s t 2 8 4 6 (498)

S a c h s e n M i n

3 (2) | 123 ( 52)

M i t a r b e i t e r 1 7 2 5 .

G/St | 2 0 7 9 | 4 4 4 0 Im Haushaltsplanentwurf fur 1994 sind wei-

S a c h s e n - M i n

A n h a l t G / S t 2 147 (194)

tere 289 neue Stellen beantragt. Mittelfh-

stig sind ab 1995 nochmals 800 ne u e SteUen
v o r z u s e h e n .

..
wummer22

Bi-ro料義chen in der Justiz (Ministerien u n d zugehorige Gesch適燎sbereiche)

Die Landesjustizverw출lt빈料g출理 b출料출佳gten fur die renmodelle, sowie An ka uf u n d An mi et u ng en v o r l

Erfullung der ihnen seit der Vereinigung iibertrage- Gebaudeflachen vorgenonunen.

nen standig zune hme nden Aufgaben nicht n u r v e r -

m e h r t Personal, s o n d e m sie ha t t en a u c h e i n e n e r h e b - W i e sich die Buroflachen zu d e n genannten Stichta-
lich gesteigerten Raumbedarf. Dabei beschritten die g e n 3 .Oktober 1990 bis z u m 1.Januar 1993 구ergr諒應e淸
理 e린출 駱 Lander unterschiedliche We g e , urn die z u m haben, wird am Beispiel einiger neuer Lander in der

Zeitpunkt der Vereinigung am 3.Oktober 1990 noch nachstehenden Tabelle ebenso dargestellt, wie die

v출犯ig unzureichenden B竝roflachen bereits bis z u m kurz- un d mittelfnstigen Planungen der jeweiligen
l. Januar 1993 erheblich zu vergroBem. Sie ha b e n

N e u b a u m a B n a h m e n , aber auch sogenaimte Investo-
L호nder bezuglich der Gr諒惡e der vo n ihnen zu nutz출料 -

den Biiro理출chen im Endausbaustadium (3. Spalte).

Stichtag
L a n d e r Planung

E n d a u s b a u
3 . O k t o b e r 1 9 9 0 1 . D e z e m b e r 1 9 9 3

Brandenburg l l f l f . l . l f l f x l f . t . l t 2 5 2 0 0 0 m 2 2 8 2 0 0 0 m 2

S a c h s e n
l f ☞ t . t t f . . l . . l l t t . l l . f . l 7 2 0 0 0 m 2 1 4 7 0 0 0 m U ca. 2 0 0 0 0 0 m '

S a c h s e n - A n h a l t
t l l . . l f l l f x f L l l x l . ca . 4 0 0 0 0 m ' ca. 8 0 0 0 0 m U ca. 1 4 0 0 0 0 m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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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m m e r 2 3

Investitionsausgaben

A U e n e u e n L a n d e r h a b e n fiir d e n Be r e i c h d e r L a n d e s - In S a c h s e n sind Investitionen i n s b e s o n d e r e u n B a u b e -

justizverwaltungen erhebliche Investitionen vorge- reich vorgesehen. Bis z u m 1,Januar 1993 w u r d e n im
流 o m m 출 籠 u n d planen eine weitere Steigerung der Bereich der Justizliegenschaften insgesamt 90 Mio.

Investitionen in d e n k o m m e n d e n Haushaltsjahren. D M fur B a u m a B n a h m e n ausgegeben, un d zwar 1991
2 4 M i o . D M u n d 1 9 9 2 6 6 M i o . D M . D e r voraussicht-

Beispielsweise hat das L a n d Brondenburg zu d e n l i c h e E n d b e d a r f w i r d d e r z e i t a u f ca . 8 0 0 M i o . D M
einschlagigen Ansatzen in d e n Haushaltsplanen/

geschatzt.
Finanzplanen fiir Investitionen folgende A n g a b e n

gemacht:

Haushaltsjahr 1992: 4 7 6 6 0 0 0 0 D M Sachsen-Anhalt hat aufgeteilt auf die Einzelplane 11,

Haushaltsjahr 1993: 5 6 8 5 7 0 0 0 D M Hauptgruppe 8 (sonstige Au s g a b e n fiir Investitionen

Haushaltsjahr 1994: 9 9 1 2 4 0 0 0 D M u n d InvestitionsfordermaBnahmen) u n d Einzelplan 20

Haushaltsjahr 1995: 1 4 2 3 2 6 0 0 0 D M (Justiz/Bauunterhaltung, kleine u n d groBe Hoch bau-

Haushaltsjahr 1996: 1 2 3 9 0 2 0 0 0 D M maBn ahm en) folgende Investitionen getatigt bzw.
Haushaltsjahr 1997: 1 1 7 4 4 8 0 0 0 D M . veranschlagt:

E加脚피p流理출

Epl. 11
Epl. 20

a) Ansat z b ) abgeschlossene Haushaltsmittel

Haushaltsjahr 1991 . . . . . .
3 8 5 2 0 0 0 D M 2 9 1 5 2 0 9 D M 4,5 Mio. D M

Haushaltsjahr 1992 . . . . . .
1 6 0 2 2 0 0 0 D M 1 5 4 6 9 0 1 0 D M 1 9 M i o . D M

Haushaltsjahr 1993 . . . . . .
1 8 1 5 2 1 0 0 D M 61,4 Mio. D M ")

') In diesem Betrag sind aUeine fiir SicherheitsmaBnahmen in den Justizvollzugsanstalten rund 30 Mio. D M veranschlagt.

Im Jahre 1991 standen in T/iunngen an Investitions- gen, grundhafte InstandsetzungsmaBnahmen bei ein-
mitteln, d .h . Mitteln der Hauptgruppe 8, fur die zelnen Kreisgenchten.

Ausstattung der Gerichte un d Vollzugsanstalten
mit Pahrzeugen, Mobiliar, EDV-Geraten, Buro- Im Haushaltsjahr 1992 w u r d e n an Investitionsmitteln

geraten un d dergleichen 6,7 Mio. D M zur Verfu- der Hauptgruppe 8 12 581 000 D M bereitgestellt, v o n

gung. Davo n warden 5,8 Mio. D M (= ca. 87 % ) denen 11 925 000 D M (= 94,8 % ) verausgabt w l r -

verauslagt. d e n .

Fiir Investitionen fur B a u m a B n a h m e n w u r d e n 1 9 9 1 Im Baubereich stand출流 im H출狀료haltsjahr 19聾2
8 022 000 D M bereitgesteUt. Hierunter fallen - wie 17 0 9 9 0 0 0 D M bereit.

출년ch in Sa ch se n- A피 ha l t - im wes출料린ichen Bau理k린 -

n a h m e n in d e n Justizvollzugsanstalten (Einbau v o l l V o n den vorstehend angegebenen Investitionen un
Sicherheitseinrichtungen jeglicher Art, Sanierung B e r e i c h d e r B a u m a B n a h m e n w u r d e n v o n d e n Staats-

v o o Haftzellen u n d anderer Unterkunfte etc.), Sanie- hoc hb au am te m 1991 u n d 1992 insgesamt 22 986 000
rung von Dienstgebauden, Einbau von Heizungsanla- D M (= 91,5 % ) fur B a u m a B n a h m e n eingesetzt.

. 689 -



D r u c k s a c h e 1 2 / 6 8 5 4 Deutscher Bundestag - 12.Wah1periode

N u m m e r 2 4

Ausstattun g mit E D V

D i e n e u e n L a n d e r b e m u h e n sich u m ei ne flachen- a) Ausstattung einer Vollzugsanstalt (Vollzugsge-
deckende Ausstattung der jeweiligen Landesjustiz- schaftsstelle u n d Zahlstelle) init einem Mehrplatz-
verwaltungen mit elektronischer Datenverarbei- system u n d entsprechender Fachsoftware als
t u n g . Erprobungsfeld.

Dabei wird nachstehend das Vorg ehe n im einzelnen b) Ausstattung des Finanzgenchts Cottbus mit einem
beispielhaft ausfuhrlich am Lande Brandenbwg dar- Geschaftsstellen-, Kanzlei- u n d Richteiunterstut-

gestellt un d bei den iibrigen neuen Landern daruber zungsverfahren.
hinaus auf Besonderheiten hingewiesen:

c) A u s b a u der schon er wa hn te n Verfahren S O L U M
N a c h d e m in Brandenburg die Bezirks- u n d Kieisge- u n d H A R E G zu kombinierten Eintragungs- un d
hchte n e u organisiert wo r d en waren, be g a nn sehr Datenhaltungsverfahren (mit jeweils weiteren
schnell eine Erstausstattung nut Textunterstiitzungs- Softwarestufen un d Rechnertypen).
systemen (Bildschinnschreibmaschinen, Display-Ma-
s c h i n e n u n d n o r m a l e n elektrischen S c h r e i b m a s c h i - d ) Aufbau von kleinen Verbundlosungen oder 찰i流-

nen). In Einzelfallen w u r d e n in d e n Gerichten auch heitlich gestalteten Installationen von Personal-

schon Personalcomputer fiir Textverarbeitung instal- computer-Technik in Verwaltungsabteilungen
liert. gr諒麗erer Beh諒rd출汎 린理출er EinschluB v o n Bibliothe-

ken, Haushalts- u n d Personalbereichen.

Die zu losenden Aufg abe n machten es 출린orderlich
Schwerpunkte zu setzen. e) Basisausstattung mit Infonnationstechnik-Ausstat-

timg im zu enichtenden Oberlandesgencht Bran-
Die beiden wichtigsten V출피출hrens流sungen betrafe理 denburg.
zunachst das Grundbuchverfahren in d e n Kreisge-

richten u n d die Registerverfahren in d e n drei Regi- f) Die Verwaltungsgerichte des Landes sollen bald-
stergerichten. E s w u r d e jeweils auf bestehende Ent- m출glichst, insbesonder출 편er Bereich der Asylver-
wicklungen zuruckgegnffen, beim Grundbuchver- fahren, mit einem JURIS-AnschluB un d ggf. m i t

fahren auf das System S O L U M un d beim Handels- Geschaftsstellen-Verfahren ausgestattet werden.
u n d Genossenschaftsregister auf das System H A R E G .
Beide Verfahren laufen auf Mehrplatzmaschinen nut g ) Bei bestimmten Vertahrensarten (Schuldnerver-

d e m Betriebssystem U N I X u n d sind inzwischen fast zeichnis, Zwangsversteigerung usw.) sollen mit

flachendeckend eingesetzt. Bis z u m Jahresende 1993 lokalen Kleinsystemen Verfahrensbearbeitungen

sollen auch die letzten Grund buch amte r ausgestattet unterstiitzt w e r d e n .

sain. D a n e b e n w e r d e n di e Ge r i c h t s k a s s en m i t

Buchungssystemen ausgestattet, die die Ve rb uc hu ng Mittelfristig we rd en voraussichtlich die Infonnations-

der gerichtlichen Kostenrechnungen u n d Sollstellun- technik-MaBnahme n so gestaltet we r d en konnen, 린출廳

gen. ermoglichen. Die Zahlstellen der VoUzug출출設stal- sie als integrierte A n w e n d u n g e n in de n B출氣詠rden

ten erhielten Personalcomputer fiir die Tagesbuchun- s o w o h l die Kanzlei- u n d Geschaftsstellen einbezie-

hen, die Richter o d e r Staatsanwalte unterstutzen u n d
g e n .

fiir Verwaltungsbereiche entsprechende Kapaz린초te料
Im M i n i s t e h u m d e r Justiz selbst w u r d e fur ve i s c h i e - zur Verfiigung stehen. Dies wird sich auf die Landge-

dene dringende A n w e n d u n g e n der Einsatz von Ein- hchte u n d die Amtsgenchte, je nach aktuellem Bedarf

zelplatz-Personalcomputem realisiert, insbesondere 린籠d G7浪출 der Behorde beziehe料 린服d 출u 料출hrjahri-
bei Tabe llen im Haushalt, bei Personalubersichten, ges Ausstattungsprogramm erfordem. Einzelheiten

bei Haushaltsplanbewirtschaftung, bei Rechtsbereini- d a z u w e r d e n z u r Zeit erarbeitet.

g u n g und Dokumentation. Dan ebe n wurden in relativ
groBer Zahl Sachbearbeiter u n d Kanzleikrafte mit Mecklenb urg-Vor pommern hat sich bereits 1991 e n t -

Personalcomputem ausgestattet. schieden, mit d e m eingangs dargestellten Ziel der
flachendeckenden Vollausstattung mit elektronischer

Die Staatsanwaltschaft Potsdam erhielt ein spezielles Datenverarbeitung die Gencht e u n d Staatsanwalt-

Program msystem zur Auswertung der Bezirkskhmi- schaften u n d deren Verwaltungen umfassend mit

nalitat mit Personalcomputer-Einsatz. G e r a t e n u n d V e r f a h r e n d e r Infon natio nste chnik 識린 s -

z u s t a t t e n .

Die Staatsanwaltschaften insgesamt erhielten bzw.

erhalten derzeit jeweils ein Netzwerk fur die Erfas- Die Landesjustizverwaltung beabsichtigt einheitlich
sung u n d Verwaltung der Namenskarteien. be i G e r i c h t e n u n d Staa tsan walt scha fte n die Justizver-

fahrensunterstutzung A R G U S in fachspezifischen
Im Bezirksgericht Frankfurt/Oder wird ein kleines Auspragungen einzusetzen. A R G U S basiert auf soge-
Netzwerk im Haushaltsbereich erprobt. Kurzfristig n a n n t e n Personalcomputer-Netzwerken nach der
sind noch folgende kunftige Projekte vorgesehen: Server-Client-Architektur, bei der die Bethebs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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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t e m e 0S/2 und P C - D O S eingesetzt werden. A R G U S grammierbaren Textverarbeitungssystem T E X A S

ist eine Datenverarbeit릿간gsl호s린料g, die grundsatzlich ausgestattet sein, u n d zwar 8 Amtsgerichte in

alle Arbeitsplatztypen (Dezernenten, Geschaftsstelle, NachlaBsachen u n d 3 Amtsgerichte in Familiensa-

Kanzlei) in einer integiierten A n w e n d u n g unterstut- c h e n .

z e n k a n n .
d ) Zur Unterstiitzung der Arbeitsablaufe bei allen

Mec klen bur g-V orp omm er n hat aus Grund찰릿 편er 6 Arbeitsgerichten soll - w e n n auch in untei-

Finanzierbarkeit, aber auch aus organisatonschen schiedlichen Realisierungsstufen - das ED V -P r o -

u n d aus G r u n d e n der Entwicklungskapazitaten sich g r a m m S H A R K eingesetzt werden.
bei der Reahsierung zu ei ne m stufenweisen Vo rg eh en

e) 5 v o n 6 Staatsanwaltschaften bzw. staatsanwalt-
entschlossen und dabei folgende Prioiitaten gesetzt:

schaftlichen Z w .-igstellen w e r d e n mit der ersten

a) Bis z u m Jahre 1993 ist eine Vollausstattung der Stufe des Gesch출라sstell를料출仙를o丁린眞兆onsprogramms

Grundbuchamte r u n d der Registergerichte bei d e n S I J U S - S T R A F arbeiten.

Amtsgerichten sowie der Arbeitsgehchte vorgese-
h e n .

f) Weiter ist geplant, die zwei Staatsanwaltschaften

zur Bearbeitung umfangreicher Wirtschaftsstrafsa-
b ) AnschlieBend sollen zunachst die Geschaftsstellen chen mit leistungsfahiger ED V- Te ch ni k auszustat-

de r Staatsanwaltschaften, d a n n der Schreibdienst ten.

der sonstigen Gerichte u n d Staatsanwaltschaften
g ) Letztlich wird in 7 Vollzugsanstalten das Pro-

mit elektronischer Datenverarbeitung ausgerustet
w e r d e n .

grammsystem BASIS zur Unterstutzung der
Arbeitsablaufe in der Arbeitsvenvaltung u n d der

c) Folgen sollen sodann die Zivil- u n d Familienab- Vollzugsgeschaftsstelle eingesetzt werden.

teilungen der Amtsgerichte, die Verwaltungsge-
E i n w e i t e r e r A u s b a u d e s E i n s a t z e s d e r E D V - T e c h n i k

hchte, die Strafabteilungen der Amtsgehchte u n d
zur Unteistutzung der Arbeitsablaufe im Burobetneb

schlieBlich die sonstigen Kollegialgerichte.
d e r G e h c h t e u n d S t a a t s a n w a l t s c h a f t e n in al le n a u t o -

A u c h S a c h s e n ha t erh ebl ich e Investitionen im Be r e i c h mationsgeeigneten Arbeitsbereichen (z. B . Zivilpro-

der. elektronischen Datenverarbeitung vorgenom- zeB- u n d Zwangsvollstreckungssachen) ist fiir die
m e n , s o w u r d e n insgesamt bis z u m 1.Januar 1993 im nachsten Jahre geplant. Dabei ist beabsichtigt, die
B e r e i c h d e r o r d e n t l i c h e n G e r i c h t e u n d S t a a t s a n w a l t - Arbeitsplatze der Staatsanwaltschatten u n d Richter

schaften insgesamt 18,3 Mio. D M hierfur investiert. organisatorisch un d technisch einzubeziehen.
Die Investitionen fur EDV-Ausstattung im Bereich der

Sachsen-Anhalt beteiligt sich an der Entwicklung u n d
Grundbuchamter beliefen sich auf insgesamt 7 Mio.

Pilotierung des vollelektronischen G r u n d b u c h s u n d
D M . N e b e n 7 Mio. D M fur Telefonanlagen w u r d e n

Handelsregisters u n d wird diese Te ch ni k - im Rah-
alleine fiir E D V - u n d Telefonverkabelungen 2 Mio.

m e l l der finanzi출設en Moglichkeiten - so schnell wie
D M aufgewandt.

moglich landesweit einfuhren.
A u c h die Landesjustizverwaltung Sachsen-Anhalt hat

Die Landesjustizverwaltung Thuringen plant in den
schon E n d e des Jahres 1991 damit begonnen, die
J u s t i z b e h o r d e n d e s L a n d e s n a c h 狀理d n a c h m i t m o d e r - fiir d e n Einsatz der elektronischen Datenverarbeitung

n e r E D V - T e c h n i k au sz us ta tt en . D a r t s i n d
geeigneten Bereichen im Zeitraum 1993 bis 1998 eine

S c h w e r -
erhebliche Vergr출路출rung der mit E D V ausgest출料eten

punkt der Automatitionsprojekte gegenwartig jene
Arbeitsplatze. Hervorzuheben sind unter a n d e r e m

Arbeitsbereiche der Justiz, die derzeit einer be so nd er s
folgende Projekte:

starken Arbeitslast ausgesetzt sind oder de n e n - etwa

im Hinblick auf d e n wirtschaftlichen Au fs ch wu ng im a ) Im Justizministehum soll die Zahl der mit E D V
L a n d e - e i n e A 린 N a d e 淸 h r f u n k t i o n z 만辰 o m m t . S a c h - ausgestatteten Arbeitsplatze im Bereich der
sen-Anhalt plant bis E n d e 1993 eine Ausstattung mit SchnftgutverwaltungsgeschaftssteUen vo n 8 auf
E D V im folgenden Umfange: 14, bei de r Bu ro k om n iu n ik a ti o n die Z a h l de r Refe-

renten/Sachbearbeiter v o n 2 6 auf 80, die de r G e -
a) 22 von derzeit 40 Grundbuc hamtern sollen mit d e m

schaftsstellen v o n 8 a u f 14 u n d die im Kanzlei-
Programmsyste m S O L U M ausgestattet w a r d e n

b e r e i c h v o n 1 5 a u b 2 3 w a c h s e n .
료출i流

.

b ) Die Landesjustizverwaltung Thuringen hat eine
b ) Bei allen vier Handelsregistergehchten wird das

vergroBerung der Anzahl der Arbeitsplatze mit
E D V - P r o g r a m m H A R E G eingesetzt werden.

EDV-Ausstattung in d e m genannten Zeitraum bei
c) 11 Amtsgehchte sollen mit d e m vo n d e n Landesju-

stizverwaltungen Bayern u b e r n o m m e n e n pro-

d e n ordent liche n G e r i c h t e n u n d Staats anwalt -

schaften wie folgt vorgese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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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V-Projekt Richter/Rechtspfleger G e s c h a f t s s t e U e n K a n z l e i

G r u n d b u c h S O L U M
. . .

v o n 7 0 a u f 9 0 v o n 2 8 a u f 3 4 v o n 4 7 a u f 6 0

G r u n d b u c h M A G B . . . . v o n 6 5 a u f 8 0 v o n 2 8 a u f 3 2 v o n 4 4 a u f 5 4

Verwaltungsabteilung

Textbearbeitung
Datenbankanweisung .. v o n 2 4 a u f 8 6 v o n 14 a u f 5 5 v o n 3 9 a u f 1 2 0

Ge sc ha ft s st el le n -

a u t o m a t i o n d u r c h

Datenverarbeitungs-
v e r f a h r e n

f f l l l l . D t f l l v o n 1 2 a u f 9 4 v o n 15 a u f 3 6 0 v o n 2 0 5 a u f 5 4 0

c) Entsprechende VergroBerungen der Anzahl der 1998 auf jeweils 6 EDV-Arbeitsplatze in d e n drei
Arbeitsplatze von Richtern/Rechtspflegem, in den genannten Bereichen auszuweiten.
Geschaftsstellen u n d d e r Ka n z l e i sind a u c h be i d e n

Verwaltungsgerichten, den Sozialgei-ichten und
beim Finanzgericht und bei den Arbeitsgenchten
vorgesehen.

Im Justizvollzug ist ein EDV-Projekt geplant, durch

das die Zahl der Arbeitsplatze in d e m genannten
Thuringen plant ebenfalls die Landesanwaltschaft, Zeitraum vo理 l2 출린를 8o im K출理zleibereich vergr諒惡출린
die derzeit noch kein EDV-Projekt realisiert hat, bis w e r d e n soll.

... T . s# T.T ... ...# ...L 7..#..÷÷l ... .. .... .,....÷ .....r. :t'!. ;.?:.... .... T'?#4-,. .

,~ 識d m nn e r 2 5 . . ...:.;:....'.. ..!.;......,.:...;...~.:;.:::÷......:'..'.:.i...'.......'.'
. '. .. .
..'... '.;##...÷.;.:.. ÷.. .';.;. ..

...:...J.'.',::.........
. . .'..

對 u 피 i o n d e r Gmnd b暇출淸讀剛諒r

D i e L a n d e r h a b e n z u r Sit uat io n d e r G r u n d b u c h a m t e r Hinzu k o m m e n noch 24 aus d e n alten Landern abge-
folgende A n g a b e n gemacht: ordnete Rechtspfleger. Mec kl enb ur g- Vor po nm iem

errechnet im Z u s a m m e n h a n g mit seinen kurz- u n d
Brandenburg verfugte in d e n Grund bucha mtern z u m mittelfhstigen Planungen ein iiber d e n sogenannten
1.Januar 1993 insgesamt tiber 476 Mitarbeiter, davon pe料料긴淸ch撚ssel 린er 출lte理 L詠流der hi料출니료gehenden
86 aus d e n alten Bu nd e sl a nd em abgeordnete. D e m Bedarf an Rechtspflegem. N a c h d e m sogenannten
gehobenen Dienst gehorten 136, d e m mittleren und Pensenschlussel w u r d e sich lediglich eine Zahl vo n 8 1
e i n f a c h e n 3 4 0 an . bis 84 Rechtspflegern ergeben. W e g e n der Besonder-

heiten (Ruckstande, Schwiengkeiten der Eintra-

gungsverfahren, iiber d e m Durchschnitt der alten
In Mecklenburg-Vorpommern ist das Personal erheb-

Lander liegender Geschaftsanfall, Umschreibung auf
lic h v e r m e h r t w a r d e n .

Loseblatt) halt M e c k l e n b u r g - V o r p o m m e m aber einen

s o betrug der Personalstand mit der U b e m a h m e d e r
5 0 bis 1 0 0 % h o h e r e n B e d a피, also 1 3 0 bis 1 6 0 Rech ts-

Grundbuche r i理린ie Zust초流digke리 린er Justiz 린린rch pfleger, fiir notwendig.

das Gesetz tiber die Fu hr un g der Grundbucher v o m

16. Juli 1991 insgesamt 194 Mitarbeiter.
Im nachgeordneten Bereich bedarf es d e r Berei tstel -

lung zusatzlicher Planstellen zur U b e m a h m e v o l l

Hiervon waren als Ve피立ger t초ug 5 4 A B M - K r a f t e n , u m d e n weiteren Einsatz de r D a -

tenverarbeitung in d e n G r u n d b u c h a m t e m zu
u n d als Mitarbeiter in d e n Geschaftsstellen

sichern.
u n d im Schr eib die nst l4 o.

In d e n G r u n d b u c h a m t e m k o m m t d a s Da t en v er a rb e i-
Z u m 1.Januar 1993 w a r der Personalstand auf insge-

tungsprogramm A R G U S (Allgemeines Rechtsinfor-
samt 368 Krafte angewachsen.

mations- u n d Gerichtsverfahrens-Unterstutzungs-

Hiervon wa r e n Rechtspfleger/ System) in einer Grundbuchversion zur Anwendung.

Bereichsrechtspfleger 5 8 Die 3 1 Grundbuchamter sind im Eintragungsbereich
mit entsprechender Hard ware u n d Software ausge-

Bedienstete in Ausbildung
stattet, d .h .die Umschreibung der Grundbucher auf

z u m Bereichsrechtspfleger l 8
Loseblatt-Form und Eintragung in diese erfolgen mit

B e d i e n s t e t e im Ge s c ha f t ss t e ll e n -
ARGUS-Grundbuch. Dieses A R G U S - P r o g r a m m bil-

u n d S c h r e i b d i e n s t l 2 4 det auch die Grundlage fur das kiinftige maschinelle
A B M - K r a f t e l 68 . G r u n d b u c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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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zuglich der Buroflachen der Grundbuchamter in D i e z u m 3 . O k t o b e r 1 9 9 0 a u c h in S a c h s e n - A n h a l t f註r

Mecklenburg-Vorpommern ist hervorzuheben, daC die Grundbuchamter noch v호犯ig unzureichenden
sich z u m Zeitpunkt der Vereinigung am 3 . Oktober Buroflachen konnten durch den Auszug der Kataster-
1990 die Grundbuchamter noch ge m e in s a m mit d e n 출mter aus d e n ge me in s am en Raumhchkeiten in 피en
Katasteramtern im Bereich der ehemaligen Liegen- Gehchtsgebauden vergr諒應출린 werden. Derzeit wird
schaftsdienste be f a n d e n . Erst m i t d e r U b e m a h m e in angestrebt, sieben (von insgesamt 37) Grundbucham-
die Zustandigkeit der Justiz am 16. Juli 1991 erfolgte tern, die noch anderweitig untergebracht sind, in die
d z 출친犯che Tre料流狀理g vo理 Gr빈流dbuchamt u n d Kata- Gerichtsgebaude zuruckzufuhren.
steramt. Z u m Stichtag 1. Januar 1993 sind v o n d e n
3 1 G r u n d b u c h a m t e m d e s L a n d e s 14 z u s a n u n e n m i t

d e m Amtsgencht u n d 17 auBerhalb des Amtsgehchts D i e Situation in d e n G r u n d b u c h a m t e r n d e s L a n d e s

untergebracht. 12 Grundbuchamter verfugen gegen- Thuringen ist der in den vier vorgenannten 流 e린출 理

wartig iiber ausreichende Buroflachen. Im Landes- Landern im wesentlichen vergleichbar.

durchschnitt steht jede m Gr u n d bu c h a m t eine Burofla-

che von ca. 170 m Uzur Verfugung, die allgemein nicht
A u c h Thuringen konnte seinen Personalbestand v o r l

a m 3 .O k t o b e r 1 9 9 0 1 0 5 B e d i e n s t e t e n a u f a m 1 .J a n u a r
als ausreichend an ge s eh e n wird.

1993 466 Bedienstete erhohen, davon stammten

Meck lenb urg -Vor pom mer n plant die weitere 출 r t U c h e 2 4 a u s d e n a l t e n L a n d e m . M i t E D V s i n d v o n d e n

Eingliederung der derzeit noch getrennt unterge- 35 G r u n d b u c h a m t e m Thuringens 28 ausgestattet.
brachten Grundbuchamter in die Amtsgehchte. Eine Ausstattung der restlichen 7 Amter w i r d in

diesem Jahr erfolgen.

Sachsen ist es gelungen, das Personal im Bereich Au c h in Thuringen waren die Buroflachen fur die
der Grundbuchamter, das z u m Zeitpunkt der Ver- Grundbuchamter z u m 3.Oktober 1990 v諒린ig unzurei-
einigung bei ca. 200 Mitarbeitem gelegen hat, c h e n d .
b i s z u m 1 . J a n u a r 1 9 9 3 a u f 8 6 9 M i t a r b e i t e r z u er -

h hen. Bis z u m 1.Januar 1993 ist esjedoch ge1ungen, sie etwa
zu vervierfachen. D i e m e i s t e n G r u n d b u c h a m t e r sind

Die zur Verfugung stehende Buroflache ist im glei-
c h e n Z e i t r a u m e t w a v e r s i e b e n f a c h t w a r d e n .

inzwischen hinreichend un d sachgemaB - w e n n auch
z u m Teil noch nicht dauerhaft - untergebracht.

Kurzfristig witd die Verbesserung bur die veibliebe-
S a c h s e n - A n h a l t k o n n t e d a s Pe rs on al d e r G r u n d b u c h - nen 6 von 35 Gru nd bu ch am te m angestrebt, bei 2 v o [ l

출駱거er v o n 1 9 4 Bedie料家兆 출출피 출rn 3 . O k t o b e r 1 9 9 0 출uf diesen 6 ist sie inzwischen (Stand: M a i 1993) erreicht.

3 0 5 B e d i e n s t e t e a m 1 . J a n u a r 1 9 9 3 e r h o h e n . U n t e r - Bei eine m Gr un d bu c ha m t sind insgesamt gr출朧ere

stutzend wa r e n hier aus d e n Alt-Landem abgeordnete Renovierungen unter Denkmalschutz erforderlich.
B e d i e n s t e t e in e i n e r V i e l z a h l v o n F a l l e n in F o r m v o l l Die Raumkapazitat ist aber ausreichend. Bei e i n e m

Teilabordnungen u n d im W e g e der Partnerschafts- weiteren stehen Mietverhandlungen vor d e m A b -

hilfe t를ug. schluB .

Hieran anknupfend plant Sachsen-Anhalt auch z u r I料린찰理 Haushaltsb간詠nen sin린 린ie Mittel fiir die Perso-
kurzfhstigen Unterstutzung der Grundbuchamte r nalkosten, insbesondere fur die Honoherung der
Einsatze vo n Rechtspflegern aus d e n alten Landern,
insbesondere au s Niedersachsen, a n W o c h e n e n d e n

w e s t d e u t s c h e n Mitarbeiter in d e n G r u n d b u c h s o n d e r -

tearns zur zugigen Abarbe린ung 린출r Antragsr立ck-
durchzufuhren. Daruber hinaus ist beabsichtigt, noch stande mit 600 000 D M un d fur den Transport der
in diesem Jahr 100 Lehrer, de n e n eine Entlassung Grundbuchakten von Barby nach Th u n n g e n mit
droht, zunachst zur Ausbildung in Grundbuchangele- 320 000 D M enthalten. Die Stellen fiir die Thuhnger
genheiten fur drei Mo n a te in d e n Bereich des Mini- Gr u n d b u c h b ed i e n s t e t e n sind ausreichend.
stehums der Justiz abzuordnen. N a c h eine m erfolgrei-
chen AbschluB der Ausbildung soll ein Einsatz als Fiir die restliche EDV-Ausstattung ist in den Haus-
beauftragter Rechtspfleger in d e n G r u n d b u c h a m t e m haltsplanen ein Mittelansatz i理 H諒he v o l l

erfolgen. 3 6 7 2 5 0 0 D M enthal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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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 r s o n a l b e s t a n d u n d - e i n s a t z 郎berprufung d e r R i c h t e r

R i c h t e r u n d S t a a t s a n w讀lte u n d Staats識暇w詠lte

d출r 라출인출라 臺漆니라d출襲l詠라d출r

S t a n d : 1 . J a n u a r 1 9 9 3
AntrSg e auf

訪bemahme '), 諒 b e m o m m e n e

gestellt vo n
Richter |Staatsanwalte

R i c h t e m Rl c ht e r

I. G e s a m t z a h l d e r im

Landesdienst Tatigen | 2 2 7 3 9 4 l
Ber1in 2) 276 (95) | 43

II. D a v o n

1 . a u s d e m D i e n s t Brandenburg 1172 (86) 1129 (37) 145 | 112
d e r D D R u b e r n o m -

Mec kl en bu rg -
m e l l e

l . l l l f l l l l .
6 2 8 3 7 8

Vorpommem 1129 (59) 1109 (40) | 83 | 38
2 . n e u eingestellte Sachsen .... |336 |193 212 | 115

a ) J u h s t e n mit de r
S a c h s e n -

Befahigung z u m A n h a l t |198 (68)| 115 (43) Ill | 5 8
R i c h t e r a m t . . . . 8 4 2

Thunngen ...|l44 (62) | 88 (63) 117 | 60
b)Diplom-Juristen | 28 3li
c) sonstige ...... | 3 insgesamtU) . l 8 8 9 l o 9 4

3 . (aus d e n Alt-

landern)

a) abgeordnete/
zuge wie sen e .. 5 l l l 7 3 lAngefochtene| D a v o

O f f e n e Ablehnungs-
b ) versetzte . . . . . 195 | 52 |Verfahren2)3) en t s c h e i -

rechtskr호간ig
geworden')()

4 .Senioren ........ | 6 1 | 8 du ng en Uj

5 .noch zu uberpru-
BerlinS) ..... 4 | 15 | 14

fende .......... | 5 | 13
B r a n d e n -

III. e s sind tatig burg S) i6 j 39
1 . in d e r o r d e n t l i c h e n

Gerichtsbarkeit ..'| 1 677 Mecklenburg-
V o r p o m -

2 . b e i d e n S t a a t s a n - m e m 6 ) 82 | 65 | 0
waltschaften ..... | 11 8 6 8

Sachse n S) ... io4 j o
3.in den Fachge- S a c h s e n -

r i c h t s b a r k e i t e n AnhaltS) ....| 49 72 | 23 (0)
(soweit ausgeglie- ThuhngenS) . i7 j 22
dert)

a) Verwaltungsge- insgesamt ...| 2 7 2 317 | 65
richtsbarkeit . . l 6 8

b ) Finanzgenchts- ') Benicksichtigt werden nur Antrage, die bis zur Entscheidung

barkeit ....... | 20
nicht zunickgenonunen wa rd en sind: in K l a m m e m wird,

soweit bekannt, die Zahl der vor der Entscheidung zuruck-
c) Arbeitsgerichts- 雪출nommenen Antrage g출린친理料출 .

b a r k e i t 2 5 8 U) Die angegebenen Zahlen beziehen sich auf Richter u n d
S t a a t s a n w a l t e .

d ) Sozialgerichts-
Ui) Die Zahl erfaBt noch offene Vewaltungsverfahren und noch

b a r k e i t 52 l i
offene gehchtliche Verfahren.

4 . in der Landesju- () In Klammern ist die Zahl der fiir die Bewerber positiven

stizverwaltung . . . 102 | 17 Genchtsentscheidungen angegeben.

S) Stand: April 1993

5 . in d e n A l t l a n d e r n ") Stand: Fe br ua r 19 9 3

(Abordnungen) . . 103 | 4 7

1V. D i e Z a h l d e r P l a n -

stellen betragt ') . . . .
l 9 4 4 7 4 5

i| ohne Sachsen

(Differenzen zwischen d e n Abschnitten I u n d II u n d d e m

Abschnitt III beruhen auf teilweise unvollstandigen Meldun-

g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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諒bersicht uber das aus d e n alten 조訓satzlich출 출i暇ig暇暇gs細출dingte Stell출淸,
朧暇暇desl讓暇d출m 暇約d d 출 m B暇暇d Richt출r 릿約d Staats識피w崙lt출

i約 di출 約출暇출約 B暇列desl崙피d출r bei d e n obersten Bundesg enchte n
abgeordnete Justizpersonal u n d b e i m G e n e r a l b u n d e s a n w a l t

(Stand: 31. D e z e m b e r 1992) im Einzelplan 07
- B u n d e s m i n i s t e r i u m d e r Justi z -

u n d im Einzelplan 11
- B u n d e s m i n i s t e n u m fiir Arbeit

Richter, Re ch t s- 7 E s
S t a a t s a n - pfleger, | der u n d Sozialordnung -
walte, sonstige | G e s c h a f t s -

Beamte | stelle,
L a n d

B e a m t e des | sonstige
des | gehobe- | B e a m t e Haushaltsjahr

Dienstes ) Dienstes
d e s

D i e n s t e s

1990 (3. Nachtrag)

B G H 10 R 2 Hi l f ss t e U en

B a d e n - Epl. 07 7 R 1 - w i s s e n -

schaftl. M i t -
Wurttemberg ... 146 | 8 1 | 17

arbe iter -

Bayern 122 | 53 | 6
l o A l 5

Berlin ......... | 5

Bremen ....... | 11 4 l 2 2 R 2 HilfssteUen beits- 2 R 6

5 R 1 - w i s s e n - 6 R 3
Hamburg ...... | 28 i6 j l gr인릿p출

schaftl. M i t -

H e s s e n l o o 54 . l6 arbeiter - Kriin.) 31.12.96)
N i e d e r s a c h s e n . l l 4 68 j 47 B V e r w G l R 8

N o r d r h e i n - Epl. 07 4 R 6

Westfalen') ....) l 9 l 162 | 87 4 R l

H i u s -
R h e i n l a n d -

st e ll e n
Pfalz .......... | 4 1 25 j l8 . w i s -

Saarland ...... | 4 s e l l -

schaftl.
Schleswig-

M i t a r -
Holstein ....... | 18 24 l 3

beiter -

B u n d 6 | 16 | 10

insgesamt ..... 7 8 6 5 o 3 2 o 7
1 R 2 H i l f s s t e U e n

') Stand: 20. Januar 1993 1 R 1 - w i s s e n -

schaftl. Mit-

arbe iter -

l R 8 l R 8

Epl. 11 2 R 6 2 R 6

l R 8 l R 8

Epl. 11 2 R 6 2 R 6

z暇를崙tzlich출 e mg暇師gsbedingte Mi撚피
im Einzelplan 19
- Bundesverfassungsgericht -
- wissen schaf tlich e Mitarbeiter -

Mit d e m 3 . Nachtrag z u m Haushalt fur 1990 sind
Mittel fur 16 zusatzliche wissenschaftliche Mitarbeiter

be i m Bundesverfassungsgencht (= 1 Mitaibeiter fur

jeden Richter am Bundesverfassungsgencht) bereit-
gestellt wo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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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m m e r 3 0

Juristenausbildung

1. Unlversltatsausblldung die Ausbildung der Rechtspraktikanten im eigenen

Land durch (vgl. unter 3.).
Studenten, die vor d e m 1.September 1990 im Beitritts-

gebiet ein Studium der Rechtswissenschaft (mit Aus-
n a h m e ei ne s S t u d i u m s a n derJuristischen H o c h s c h u l e Rechtspraktlkanten
Potsdam-Eiche oder einer vergleichbaren Einrich- 1m besonderen Vorbereltungsdienst*)
tung) a u f g e n o m m e n hatten, ko nn e n das Studium

nach den insoweit fortgeltenden Bestimmungen des 1990 | 1991 | 1992 | 1993
DDR-Rechts (als Diplomjuiisten) abschlieBen; auch
ein AbschluB mit d e m ersten junstischen Staats- B e r l i n

l l l t t l l l f l 32 | 58 | 25 | 74
e x a m e n (nach 5 5 a Deutsches Richtergesetz) ist mog - 25 | 29 Ica.lO
lich.

Brandenburg ....

Mecklenburg-

Vo rp om me r n .... 24 j 43 43 l i
Z a h l d e r S t u d e n t e n d e r R e c h t s w l s s e n s c h a f t S a c h s e n . . . . . . . . .

n i c h t b e k a n n t

im Beitrittsgblet am 3 .Oktober 1출출o
Sachsen-Anhalt .. | 51 | 69 | 46

(Wlntersemester 1990/1991)
Thunngen..... ..| 40 | 42 | 24

H u m b o l d t - U n i v e r s i t a t Ber lin . . . . . . . .
2 3 2 o ') Gena nnt we r d en jeweils die Zahlen der in d e m betreffenden

Hochschule fur Recht u n d Verwaltung
Jahr eingestellten Rechtspraktikanten.

Potsdam-Babelsberg ') l l t t x l t l t l t x l

Universitat Leipzig t l . . l t f l l l l . t x l f

U n i v e r s i t a t H a l l e
l 1 l l t l f t l t t l . f l l l l

3 . Aut ba u elnes elgenen jurlstlschen
U n i v e r s i t a t J e n a

l t l f t f . t l . l . l . t l l l Vorbereltungsdi출駱리출s L를린출蘿 雅출理출駱 L출理소출rn

Gesamtzahl ...................... | 4 193
묘randenburg fiihrt die Ausbildung im besonderen

") Vormals A k a d e m i e f(ir Staats- u n d Rechtswissenschaft, an juristischen Vorbereitungsdienst seit d e m 1.Septem-

der leitende Kader fiir die Verwaltung ausgebildet wurden. ber 1992 im eigenen L a n d durch. Ein allgemeiner
Da s dortige Studium w a r kein rein juristisches Studium: es juhstischer Vorbereitungsdienst soll ab d e m 1. N o -

April 1990 ist versucht warden, diesen Studiengang als
v e m b e r 1993 angeboten werden.

rec hts wis sen sch aft lic hes S t u d i u m fortzufuhren.
Me c k l e n b u r g - V o r p o m m e m bietet seit d e m 1. A p h l

l992 einen eigenen besonderen juristischen Vorbe-
reitungsdienst an. Seit d e m 3 .M a i 1993 w e r d e n auch

2. Besonderer juristischer Vorbereitungsdienst Referendare im allgemeinen juhstischen Vorberei-

tungsdienst ausgebildet.

Studenten, die ihr juristisches St ud i um zwischen 1990 Sachsen bildet Rechtspraktikanten im besonderen
u n d 1993 abgeschlossen h a b e n oder noc h abschlie- juristischen Vorbereitungsdienst seit d e m 1.Septem-
指출n,k凉狂理en in ei ne m besonderen juristischen Vorbe- b e r 1 9 9 1 aus.

reitungsdienst, der zweieinhalb Jahre dauert, die
Befahigung z u m Richteramt nach 6 5 Deutsches S a c h s e n - A n h a l t fuhrt seit d e m 1 . O k t o b e r 1 9 9 2 e i n e n

Richtergesetz erwerben. Abweichend v o m allgemei- besonderen Vorbereitungsdienst durch; z u m 1. M a i

n e n juristischen Vorbereitungsdienst nach 6 5 b Deut- 1993 ist erstmals ein allgemeiner juristischer Vorbe-

sches Richtergesetz umfaBt der besondere Vorberei- reitungsdienst eingehchtet worden.

tungsdienst neben der rechtspraktischen Ausbildung
Thuringen wird eine eigene Ausbildung im besonde-

Einftihrungslehrgange vor d e n jeweiligen Pflichtsta-
t i o n e n in Zivil- u n d S t r a f s a c h e n s o w i e in d e r V e r w a l -

ren juristischen Vorbereitungsdienst im S o m m e r 1993
a u f n e h m e n .

tung. Die Einfuhrungskurse dienen dazu, noch v o r -

ha nd en e Ausbildungsdefizite im b u n d e s d e u t s c h e n

Recht auszugleichen. Di e Rechtspraktikanten im

besonderen juristischen Vorbereitungsdienst sind v o l l 4 . Assistentenausbildung

d e n n e u e n Landern u n d d e m La nd Berlin eingestellt
worden. D a die ne ue n Lander w e g e n der beschrank- In der D D R folgte nach d e m juhstischen Studium, das
ten Ausbildungskapazitaten zunachst noch keinen regelmaCig mit d e m akademischen Gr a d eines
eigenen juhstischen Vorbereitungsdienst anbieten Diplomjuristen abgeschlossen wurde, eine fur die
konnten, sind die Rechtspraktikanten in d e n Alt- Berufsgruppen unterschiedliche, in der Regel einjah-
Landern (im jeweiligen Partnerland) ausgebildet w o r -

d e n . Z w i s c h e n z e i t l i c h fuhrt e i n T e간 편er n e u e n L초 nd e r

rige Praxisausbildung (Assistentenausbildung). Die
Absolventen dieser Assistentenausbildung er w ar b e n

. 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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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auf den jeweiligen juristischen Beruf beschrankte gen Bestimmungen beenden; bis z u m 31. Dezember
Befahigung als Richter, Staatsanwalt, Notar oder 1991 konnte noch ein Assistentenverhaltnis begnin-
Rechtsanwalt. Die Absolventen wurden grundsatzlich d e t w e r d e n . A u c h die Ab s ol v e nt e n , die ihre Assisten-

erst nach erfolgreichem AbschluB dieser Praxisausbil- tenausbildung nach d e m 3 .Oktober 1990 erfolgreich
d u n g zu d e n junstischen Berufen des Richters, Staats- beendeten, ha b e n die jeweilige spezielle Berufsbefa-

anwalts, Notars oder Rechtsanwalts zugelassen. higung als Richter, Staatsanwalt, Notar oder Rechts-
a n w a l t e r w o r b e n . N a c h d e m 3 .O k t o b e r 1 9 9 0 ha t t e d i e

Na c h den Ma B g a b e n des Einigungsvertrages (An- Assistentenausbildung nur noch eine geringe Bedeu-
lage IKapitel III Sachgebiet A Abschnitt III Nr. 8 y)ee)) tung; die meisten Absolventen sind m den besonderen
konnte n Richter-, Staatsanwalts-, Rechtsanwalts- u n d

Notarassistenten ihre Ausbildung nach den bisheri-
junstischen Vorbereitungsdienst eingetreten, der bes-

sere Berufsperspektiven versprach.

Richter- u n d Staatsanwaltsasslstenten 1m Beltrittsgeblet

bi s z u m 3 1 . D e z e m b e r 1 9 9 1
a m 3 . O k t o b e r 1 9 9 0 v o r h a n d e n e

noch eingestellte

St a at s an w al t s- St a at s an w al t s-
R i c h t e r a s s i s t e n t e n R i c h t e r a s s i s t e n t e n

a s s i s t e n t e n a s s i s t e n t e n

B e r l i n
l l l t t l l l l l t l l l l f l t ni c h t b e k a n n t

Brandenburg .... ........| 15

Mecklenburg-Vorpommem | 8 1 | nicht bekannt

S a c h s e n
l l l l t l t l f l f f l l l D

n i c h t b e k a n n t

S a c h s e n - A n h a l t j 7') 0 1 nicht bekannt

T h u h n g e n l l t l l f l l t l l l . t ni c h t b e k a n n t

") Hiervon habe n nur 3 die Ausbildung abgeschlossen.

5 . Er we r b 린출r Befahlgung z u m Berufsric粒출er oder
Einarbeitung

der Befahlgung z u m Staats출料walt 린設rch L a n d e r
z u m R i c h t e r

EInarbeltung

Berlin .................... j o
Diplomjuristen (mit A u s n a h m e der Absolventen der Brandenburg ..............| 22
Hochschule Potsdam-Eiche), die im Zeitpunkt des

Mecklenburg-Vorpommem ..| 2Beitritts eine mindestens dreijahhge Berufserfahrung
b e s a B e n , konnten nach einer erfolgreichen Einarbei- sachsen .................. j l

tung von eine m Jahr bei eine m Gericht die Befahi- Sachsen-Anhalt. ........... | 0
gu n g z u m Berufsrichter u n d durch eine einjahrige Thuiingen ...........,.... [ 0
Einarbeitung bei der Staatsanwaltschaft die Befahi-

g u n g z u m Staatsanwalt erwerben. V o n dieser M 초g- A n m e r k u n g : Die Einarbeitungszeit ist uberwleg를理d noch

lichkeit h a b e n d i e n e u e n L a n d e r u n d a u c h Ber lin nicht beendet. A n g a b e n iiber de n Erfolg der

- wie die nachfolgenden Zahlen verdeutlichen . I l u r Einarbeitung u n d die Zahl der zu Richtern

we ni g Gebr auch gemacht.
ernannten Einarbeitungsjuristen sind daher
n o c h 服icht moglich.

. 6 9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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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m m e r 3 1

Bereichsrechtspfleger

1. Zahl der Bereichsrechtsptleger am 1.Januar 1993 Kurse im Grundbuch-, Zivil-, Famihen-, Kosten-,

Zwangsvollstrecki'ngs-, NachlaB- u n d V o n n u n d -
B e r l i n ca. 9 o

schaftsrecht sowie Registerrecht.
Brandenburg 3 5 4

Meck lenb urg -Vor pom mer n l 6 5 In d e n einzelnen Landern w u r d e n folgende Fortbil-
S a c h s e n du ng s ma Bn a hm en durchgefuhrt:
S a c h s e n - A n h a l t

Thuringen !li
a) Bertin

G e s a m t z a h l l 7 3 5

E s w u r d e n fiir Bereichsrechtspfleger folgende F o피bil-

d u n g s m a B n a h m e n angeboten:
2 . 流erslcht 臺ber 린e 詠r BerelchsrechtspHeger

durchgefuhrten Aus- u n d - Schulung in ZivilprozeBsachen

F o r t b i l d u n g s m a B n a h m e n (155 Doppelstunden)

- Schulung in Zwangsvollstreckungssachen
Fiir Gehchtssekretare u n d andere Personen, die als (165 Doppelstunden)
Bereichsrechtspfleger Rechtspflegeraufgaben wahr- - Schulung im Grundbuchwesen
nehmen , w u r d e n in Zusammenarbeit mit d e n jeweili- (280 Doppelstunden).
gen Partnerlandem zunachst als SofortmaCnahmen
kurzzeitige .Crashkurse" durchgefuhrt. Im Vorder-
grund stand jedoch seit An fa n g 1991 eine gni理dli- b ) B r a n d e n b w g
chere Fortbildung: Fiir das Personal, das Rechtspfle-

geraufgaben w a h r n e h m e n sollte, fanden m e h r m o n a - Fur Bedienstete, die Rechtspflegeraulgaben in d e n

tige (meist 3 Monate) Fortbildungskurse in bestimm- Grundbuc hamtern w a h m e h m e n , w u r d e n folgende

ten Bereichen der Rechtspflegertatigkeit statt, z.B . Aus- u n d FortbildungsmaCnahmen durchgefiihrt:

C r a s h - K u r s e

Nr. | Beginn E n d e T e i l n e h m e r z a h l Ausbildungsoit

5 . N o v e m b e r 1 9 9 0 16. N o v e m b e r 1 9 9 0

7 .J a n u a r 1 9 9 1 ll. J a n u a i 1 9 9 1 15 | B a d Munstereifel
1 .Ju1i 1 9 9 1 19. J u U 1 9 9 1

12. D e z e m b e r 1 9 9 0 2 7 . M a r z 1 9 9 1 B e r l i n

28. J a n u a r 1 9 9 1 26. April 1991 B a d M i m s t e r e i f e l

15. April 1991 16. September 1991 | 8 B e r l i n

6 . J a n u a r 1 9 9 2 10. April 1992 B 출 d M초流惡ter출린출l

1 . O k t o b e r 1 9 9 2 15. F e b r u a r 1 9 9 3 B o r k h e i d e

8 .J a n u a r 1 9 9 3 ll. April 1993 B a d Miinstereifel

Fortblldungsveranstaltungen

Nr. | Beginn E n d e Te i l ne h m e rz a t ll Veranstaltungsort

1 | 4.No ve mb er 1991 23. N o v e m b e r 1 9 9 1 W u s t r a u

2 ] 18. M a i 1992 2 2 . M a i 1 9 9 2 E i c h w a l d e

3 | 22. Juni 1992 2 6 . J u n i 1 9 9 2 E i c h w a l d e

4 | 24. August 1992 28. August 1992 W e r d e r / H a v e l

Au f d e n iibrigen Sachgebieten der Rechtspflegertatigkeit wu rd en folgende Fortbildungsveranstaltungen
angeboten:

1.Juli bis 14. August 1992 B a d Munstereifel N a c h l a B r e c h t 3 1 T e i l n e h m e r

11. Januar bis 8 .April 1993 B a d Munstereifel F a m i l i e n r e c h t 13 T e i l n e h m e r

11. Januar bis 8 .Ap h l 1993 B a d Munstereifel ZPO/Zwangsvollstreckungsrecht 10 T e i l n e h m e r

11. Januar bis 2.April 1993 Radebeul Registerrecht 8 T e i l n e h m e r

13. April bis 30. April 1993 B a d Munstereifel N a c h l a B r e c h t 13 T e i l n e h m e r

. 6 9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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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M e c k l e n b u r g - V o r p o m m e m ubrigen erfolgen die Aus- un d FortbildungsmaBnah-
m e n n a c h Ei n z e l b e d u r f n i s s e n.

Fur Bereichsrechtspfleger wurden Aus- bzw. Fortbil-
dungskurse auf d e n Sachgebieten Registersachen,
Nach laB sac hen , Familien- u n d Vor mun ds cha fts sa - e) Sachsen-Anbalt
chen, Grundbuchsachen, ZivilprozeB- u n d Zwa ngs -

vollstreckungssachen sowie Strafvollstreckungssa- Im Jahr 1990 fanden Fortbildungslehrgange im
chen durchgefuhrt. A n den Kursen n a h m e n insgesamt Grundbuchrecht statt. 1991 wurden Fortbildungs-
165 Bedienstete teil, die insgesamt 270 Teilnehmer- kurse im Vollstreckungswesen, NachlaB-, Stratvoll-
platze belegten, u n d z w a r

streckungs-, Familien-, Register- u n d Grundbuch-

Kurs in Registersachen: 1 9 T e i l n e h m e r recht durchgefiihrt. 1992 w u r d e n folgende Kurse

K u r s in N a c h l a B s a c h e n : 3 1 T e i l n e h m e r angeboten: Vereins- un d Guterrecht, Strafvollstrek-

K u r s in F a m i l i e n - kungs-, NachlaB- un d Familienrecht, Vollstreckungs-
u n d V o r m u n d s c h a f t s s a c h e n : 2 8 T e i l n e h m e r we se n, Gr un db uc hr ec ht , ZP O /K o st e n , Ku r s e ftir die

K u r s in G r u n d b u c h s a c h e n : 7 0 T e i l n e h m e r W a h r n e h m u n g von Aufgaben in der Justizverwaltung

Kurs in ZivilprozeB- u n d u n d f心r die W a h m e h m u n g v o n Aufgabe流 린erArbeits-,

Zwangsvollstreckungssachen: 2 1 T e i l n e h m e r Verwaltungs- u n d Sozialgerichtsbarkeit. 1993 fand

Kurs in Strafvollstreckungssachen: 2 8 T e i l n e h m e r eine Schulung fiir Auf ga ben des Bezirksrevisors statt;

K u r s im G r u n d b u c h w e s e n : 7 3 T e i l n e h m e r weitere FortbildungsmaBnahmen we r d en im Laufe
des Jahres durchgefuhrt.

d j Sachsen

In Thuhngen sind folgende Aus- und Fortbildungs-
tigt, den ausgebildeten Bereichsrechtspflegem durch

f) Thuringe n

Die Bereichsrechtspfleger w u r d e n im jeweiligen
Fachgebiet geschult un d fortgebildet. E s ist beabsich-

m a B n a h m e n fiir Bedienstete, die Rechtspflegeraufga-
entsprechende Kurse weitere Bereiche zu er凉料nen.Im be n w a h m e h m e n , angeboten warden:

A n z a h l d e r
J a h r Zeitpunkt Fachgebiet

T e i l n e h m e r

l 9 9 l 2 .September bis 2.D e z e m b e r z p o 3 l

1.M a r z bis 27. S e p t e m b e r N a c h l a C 3 4

3 .J u n i bis 12. D e z e m b e r V o r m u n d s c h a f t 3 4

l 9 9 2 6 .Januar bis 3 .April z p o 2 6

30. M a r z bis 26. J u n i Register l3

4 .M a i bis 4 .August z p o 2 4

l .J u n i bis 9 . O k t o b e r Z V G (Lehrgang in Sachsen) 6

5 . bis 16. O k t o b e r u n d l 5

26. O k t o b e r bis 6 . N o v e m b e r A r b G e h c h t

a b 19. O k t o b e r V e r w G e h c h t (Lehrgang in Sachsen) 1

a b S o m m e r G e s c h a f t s l e i t e r (Ausbildung in Hessen) | 5

l 9 9 3 11. Januar bis 8 .April N a c h l a B 2 o

11. Januar bis 2 .A p h l Register (Lehrgang in Sachsen) 3

19. Ap h l bis 30. Juli z p o

6 .September bis 3 .D e z e m b e r V o r m u n d s c h a f t

a b Fruhjahr Verwaltungs-Gericht

a b Fruhj린hr Strafvollstreckung (Ausbildung in Hessen) | 20
ab Friihjahr Geschaftsleiter (Ausbildung in Hessen)

N e b e n d i e s e n M a B n a h m e n w u r d e d e n B e d i e n s t e t e n

1992 die T찰라간臺h刃및찰 출理uberregio라를len Fo린bnd린料gs.

veranstaltungen ermoglicht. Dies gilt auch fiir 1993;

zusatzlich werd출料 출k린wochige Tag니간g출理 識린gebo-
t e n .

. 69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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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m m e r 3 2

verw출利d暇列g d출r G출r 출淸tssekr출t詠를출 暇識출h 피출m 3.Oktober 1990

N a c h d e m 3 . O k t o b e r 1 9 9 0 sind die im Justizdienst Bereichsrechtspfleger, 5 als Gerichtsvollzieher u n d

verbliebenen Gehchtssekretare iiberwiegend als Be- 14 fur Aufgaben des mittleren Dienstes emgesetzt
reichsrechtspfleger eingesetzt warden. N a c h Anlage I warden; 5 sind Rechtspflegeranwarter gewarden;

Kdpitel III Sachgebiet A Abschnitt III Nr. 3 Buch- 43 sind ausgeschieden u n d 9 in die Arbeits- u n d So-

stabe a) Absatz 2 des Einigungsvertrages ko n n en zialgehchtsbarkeit gewechselt (Verwendung unbe-
Gerichtssekretare Rechtspflegeraufgaben auf Sach- kannt).

gebieten wah rne hm en, die ihnen nach d e m bisheri-

g e n Recht der D D R zur Erledigung zugewiesen w a r e n

V o n d e n in Sachsen im Zeitpunkt des Beitritts vorhan-
oder zugewiesen we rd e n konnten. N a c h naherer

d e n e n ca. 3 0 0 Justizsekretaren sind 2 5 Gerichtsvoll-
Be st im mu ng des L출料desrechts k출料料출汎 sie mit weite-

zieher geworden, der Rest der im Justizdienst verblie-
ren Rechtspflegeraufgaben betraut werden, w e n n sie

be n e n Justizsekretare wird als Bereichsrechtspneger
aufgrund von FortbildungsmaBnahmen zur Erledi-

eingesetzt.
g u n g dieser Aufg abe n geeignet sind.

E i n kl ei ne r Teil d e r G e h c h t s s e k r e t a r e ist a u c h als
In S a c h s e n - A n h a l t w a r e n a m 3 . O k t o b e r 1 9 9 2 c 친 .

Gerichtsvollzieher oder in der Justizverwaltung ein-
2 0 0 G e h c h t s s e k r e t a r e v o r h a n d e n . 1 3 9 G e h c h t s s e k r e -

gesetzt oder mit Aufgaben des mittleren Dienstes
b e t r a u t w o r d e n . tare sind als Bereichsrechtspfleger, 22 als Gehchts-

vollzieher un d 39 fur sonstige Funktionen (Gesch詠fts-
S o w a r e n e t w a in Be r l in - O s t a m 3 . O k t o b e r 1 9 9 2 leiter, Rechtspflegeranwarter, mittlerer Dienst) einge-
1 1 0 G e r i c h t s s e k r e t a r e v o r h a n d e n . H i e r v o n s i n d 3 4 al s setzt w o r d e n .

N u m m e r 3 3

Personalbestand u n d -einsatz von Rechtspflegern oder vergleichbaren Beschaftigten
(auch Angestellte) der neue n Bundeslander
S t a n d : 1 . J a n u a r 1 9 9 3

1.1 Gesamtzahl der im Landesdienst

TEitigen ......................... j 2 2 2 7

11.1 davo n

l . U b e m o m m e n e derDDR') ....... ] 520
2.Neueingestellte') ..............| 97
3 . A u s d e n A l t l a n d e r n

a) abgeordnete l t t f f l l l l t f f l l l l

b ) versetzte f f l l l l t l t l t l l t l . l l l

4. Senioren ...................... | 20

III. |Von der Gesamtzahl sind tatig . . . . . .

1 . b e i G e r i c h t e n
l l l t l t l t l l l t l l . l l l 9 2 5

2 . b e i S t a a t s a n w a l t s c h a f t e n
. . . . . . . .

3.bei den Landesjustizverwaltungen | 62

IV.| Die Zahl der Planstellen betragt ....| 2 l 6 o

') Feststellung we ge n Verwaltungsaufwandes nur teilweise
moglich

. 7o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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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m m e r 3 4

Rechtspflegerausbildung 2. Auf ba u einer eigenen Rechtspflegerausbildung
in d e n n e u e n L a n d e r n

l. Zahl der Rechtspflegera流w詠피출r Brandenburg beabsichtigt, mit Berlin eine Verwal-
a m 1 . J a n u a r 1 9 9 3 tungsvereinbarung zu treffen, wonach jahrlich

6 0 A n w a r t e r a n d e r F a c h h o c h s c h u l e in Berlin

D a v o n w e r d e n in
Z a h l d e r Re c h t s -

ausgebildet werden sollen. In Mecklenburg-Vor-
L a n d e r d e n A l t - L a n d e r n

pflegeranwarter pommern absolvieren bereits 40 Anwarter des
ausgebildet Einstellungsjahrgangs 1992 ihre Fachstudien an

der Fachhochschule fiir 를討를理간iche Verwaltu理g in
B e r l i n 288 ') | 0 Glistrow. S騷를를s찰기 ha t die Fachhochsch린k린順bil-

Bran den bur g . .. d u n g von Anfan g an (seit Januar 1992) im eigenen

Land durchgefuhrt, und zwar in der Justizschule
Mecklenburg- Radebeul . Im Juli 19 9 2 w u r d e die Fa c hh o ch s ch u le
V o r p o m m e r n . .. der sachsischen Verwaltung Me i C en gegriindet, in

S a c h s e n ni ch t b e k a n n t die kunftig der Fachbereich Rechtspflege integiie린
w i r d . E s wird angestrebt, ab 1994 auch samtliche

S a c h s e n - A n h a l t . Praxisabschnitte, die heute teilweise n o c h in d e n

Thuiingen . . . . . . 7 2 l 72 Partnerlandem Baden-Wuittemberg u n d Bayern
absolviert werden, in Sachsen durchzufiihren.

Soc/isen-AnhaJf bildet seit d e m 1. August 1992
G e s a m t z a h l . . . .

Rechtspflegeranwarter an der neu erhchteten
Fachhochsch린l출 f竝r 출料e龍料iche Verwaltung 린流d

A n m e r k u n g e n :
i) Berlin bildet fur Brandenburg 72 Rechtspflegeranwarter Rechtspflege in Benneckenstein aus, die fachprak-

tische Ausbildung findet nunmehr ebenfalls im
2) 40 Anwarter des Einstellungsjahrgangs 1992 werden ihre eigenen Lande statt. Thun ngen strebt eine staa ts-

praktische Ausbildung in B r e m e n u n d Schleswig-Holstein,
ihre F a c h s t u d i e n a b e r a n d e r P a c h h o c h s c h u l e fiir offentliche vertragliche Losung mit d e m Land Hessen 출流,

v i e r e n .

in Gu st i ow /M e ck le n bu ig - Vo rp o mm e m absol- w o n a c h die Fachhochschule in Rothenburg an der
Fulda die Fachhochschulausbildung der Rechts-

pflegeranwarter des Landes Thuringen mit uber-
n e h m e n soll.

N u m m e r 3 5 .. . t . . /. f. .... 4.<.; .fi.i.,:.'. ....4;...::,.... 4:.,... ..:#..: .....; .:. ..)
.. . : .. , .. '

:' '" ', . ' ",. .

Ausbildung des mittleren Dienstes
l識d출蘿 출L를ze加t출理 L詠蘿린聲m

1. Z a h l d e r A n w a r t e r im m l t t l e r e n D i e n s t In Berlin wird die Ausbildung fur den mittleren
출m l . J출服린출r l聾찰를 Justizdienst beim Ausbildungsreferat der Prasi-

dentin des Kammergerichtsdurchgefiihrt. Die Aus-
bildung der Anwarter aus d e m mittleren Dienst des

B e r l i n
l l . 4 l 1 l l l l l l l f t . f f f 1 289 l) Landes Brandenburg erfolgt in Nordrhein-Westfa-

Ausbildungssltuatlon

Brandenburg ..............| 57 len. Mecklenburg-Vorpommern laBt bisher 惡딘i기e

Anwarter in Schleswig-Holstein (Justizschule
M e c k l e n b u r g - V o r p o m m e m .. l l 5 Amtsgehcht Lubeck), Nordrhein-Westfalen (Ju-

S a c h s e n
f t l t l t f f f f l l . t f . l l

stizschule Brakel), H a m b u r g (Justizschule Amtsge-
2oo 2)

richt Hamburg) und in Bremen (Verwaltungsschule
S a c h s e n - A n h a l t

f l . t f . f 1 f . t l
l 7 8 Bremen) ausbilden. Sachsen bildet die Anwarter

bereits selbst aus; Ausbildungsstatte ist die Justiz-
Thuringen l f l . . l . . . f . t l l . f n i c h t b e k a n n t

sch ul e R a d e b e u l . S a c h s e n - A n h a l l laBt die A n w a r -

') D a v o n 182 aus d e m Beitnttsgebiet
ter d e s mittleren Di en st e s im Par tn erl an d Ni e de r -

U) D a v o n 3 2 Gerichtsvollzieheranwarter s a c h s e n (vorwiegend in Landgehchtsbezirken, die
an Sachsen-Anhalt angrenzen) ausbilden. Thiirin-

gen fiihrt im eigenen Land Aus- u n d Fortbildungs-

lehrgange fur Beschaftigte durch, die Aufgaben
d e s mittleren Dien stes w a h r n e h m e n .

. 7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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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nrteiUaB

Fortbildung d e r Richter u n d Staatsanwalte a u s d e m Dienst d e r D D R

l . U b e r b l i c k 2. FortbildungsmaBnahmen in d e n elnzelnen
L詠蘿린출rn

N a c h einer zwischen B u n d u n d Landern abgestimm-

ten Konzeption fiihrten die Landesjustizverwaltungen a ) Berlin
seit September 1990 berufsbegleitende Fortbildungs-

veranstaltungen fiir Richter aus d e m Beitrittsgebiet Die Richter u n d Staatsanwalte we r d en seit der 訂ber-
durch. tn insgesamt 12 Lehrgangen, die jeweils eine

W o c h e pro
n a h m e berufsbegleitend geschult. Sie w e r d e n in klei-

n e n Gr u p p en einmal wochentlich im materiellen
e i n e m J a h rttattgefunden haben, sind nach einer

Recht und im ProzeBrecht - entsprechend ihrem
Einfuhrung in das Verfassungsrecht Grundlagen des

ta ts ac h li ch en E i n s a t z im Zivil- o d e r Straf recht -
Gerichtsverfassungsrechts, des Zivil- u n d ZivilprozeB-

unterhchtet. E s ist beabsichtigt, die Schulung bis z u m

rechts s o w i e K e n n t n i s s e d e s H a n d e l s - u n d Gesell-
E n d e der regularen Probezeit fortzusetzen.

scha ftsr echt s vennittelt w a r d e n . Fiir d i e R i c h t e r d e r

besonderen Spruchkorper z u m Verw출라린理gsrecht,
Arbeitsrecht, Sozialrecht u n d Finanzrecht f a n d e n

besondere Lehrgange in der Fortbildungsstatte b) B r a n d e n b w g

Wustrau (Brandenburg) statt. Fiir Richter in d e n K a m -

m e m fiir Handelssachen w u r d e n Lehrgange mit d e m N a c h AbschluB der Uberprufungsverfahren u n d Errei-
Schwerpunkt Handels- u n d Gesellschaftsrecht v o l l ch un g einer relativen Stabilitat m der Geschaftsvertei-
der Landesjustizverwaltung Berlin durchgefuhrt. lung w u r d e in verstarktem M a B e auf eine arbeitsplatz-
1991 fanden auch Fortbildungslehrgange fiir Staats- bezogene Fortbildung Wert gelegt. U b e m o m m e n e
anwalte u n d Strafhchter sta撚 諒ber einen Zeitraum Richter u n d Staatsanwalte n e h m e n an Fortbildungsta-

Kurse (Gesamtdauer: 7Wochen) durchgefuhrt, i류
g u n g e n der Deutschen Richterakademie teil, wobe i

die Frequenz von vier Teilnehmerplatzen bei jeweils
denen die verfassungsrechtlichen Grundlagen des zwei Paralleltagungen in Trier u n d in Wustrau beacht-

Straf- u n d StrafprozeBrechts, die Grundlagen des U c h ist. D a r u b e r h i n a u s e n t s e n d e t d a s L a n d B r a n d e n -

materie린출料 strafrechts u n d schwerpunktm詠島ig burg die u b e m o m m e n e n Richter u n d Staatsanwalte
K e n n t n i s s e d e s Strafverfahrensrechts vermittelt w u r - zu den Tagungen der iiberregionalen Fortbildung.

den. Die Kosten der bisher genannten Lehrgange Hier verfugt das La n d Brandenburg uber je 5 Platze

w u r d e n aufgrund Verwaltungsvereinbarung (vgl. bei 18 Tagungen im Jahre 1993, also (iber insgesamt

Anlage Nr. 37) v o m B u n d u n d d e n Alt-Landern je z u r 90 Fortbildungsplatze. N a c h Bedarf w e r d e n daruber

Halfte getragen. D a n e b e n ha b e n die Neu-Lander hinaus Landestagungen durchgefuhrt. Weiter finden

- meist mit U 理출erst立tz니理g des jeweiligen P출피料e간출를L auf der Eb e n e der Bezirksgerichte u n d der Staatsan-

des - regionale FortbildungsmaCnahmen durchge- waltschaften sogenannte Kolloquien biir u b e m o m -

fiihrt (vgl. dazu unter 2.). m e n e Richter u n d Staatsanwalte statt. Angelehnt an
die D i s k u s s i o n s f o r m e n d e r b e w a h r t e n Re fe re nd ar ar -

beitsgemeinschaften er출피출m 출린출hrene Benifskolle-
N a c h A u s l a u f e n d e s v o m B u n d mitfinanzierten

g e n mit d e n u b e m o m m e n e n Richtem u n d Staatsan-
Grundfortbildungsprogramms bieten die neuen Lan- walten theoretische u n d praktische Probleme der
der u n d Berlin seit 1992 uberregionale Fortbildungs- taglichen Berufsarbeit.
tagungen fur Richter un d Staatsanwalte aus d e m
Beitrittsgebiet an. Fiir diese auf d e n speziellen Fort-

bildungsbedarf im Beitrittsgebiet ausgerichteten Ver-

mie ein Teil der FortbUdungskapazitaten der

c) Mecklenburg-Vorpommern

Tagungsst를料e Wustrau zur Ve린竝gung geste兆t. Im J a h r 1 9 9 1 w u r d e n a u f d e m G e b i e t Zivilrecht/

Bereits seit 1 9 9 0 h a b e n Richter u n d St aa ts a nw al t e 출린惡 Verfassungsrecht folgende Fortbildungskurse ange-
d e m Beitrittsgebiet als Gaste an Fortbildungsveran- b o t e n :

staltungen der Deutschen Richterakademie in Trier

teilgenommen. Seit d e m 1.Januar 1993 sind die n e u e n . Siebenwochiger Einfuhrungskurs beim Bezirksge-

Lander neben d e m Bun d und den Alt-Landern Trager richt Neubrandenburg (15 bis 20 Teilnehmer)

der D e u t s c h e n Richterakademie, die n u n m e h r n e b e n
- Zwolfmonatiger Grundlehrgang (vgl. oben u n t e r

der Emrichtung in Trier iiber eine zweite Tagungs- 1.) mit 4 0 bis 6 0 T e i l n e h m e r n in S c h w e r i n u n d
statte in Wustrau verfugt. Die Deutsche Richterakade- 7 0 T e i l n e h m e r n in Ro s t o c k .
m i e bietet b u n d e s w e i t fur alle Richter u n d Staatsan-

walte FortbildungsmaBnahmen an. Fur die n e u e n Im Strafrecht/Strafverfahrensrecht f a n d e n fiir Straf-

Lander stehen Teilnehmerplatze sowohl in Th er als richter u n d Sta at san wa lt e G r u n d k u r s e in N e u b r a n -

auch in Wustrau zur Verfugung. denburg (25 Richter, 26 Staatsanwalte), Ro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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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Richter, 55 Staatsanwalte) u n d Schwerin (21 Rich- e) Sachsen-Anhalt

ter, 3 1 Staatsanwalte) statt. A n d e n Fortbildungsver-

anstaltungen auf Spezialgebieten (z. B .Arbeitsrecht, 諒ber die unter 1.beschnebenen Portbildungsaktivita-
Verwaltungsrecht) in Wustrau (vgl. obe n unter 1.) ten hinaus we r d en seit 1992 Arbeitsgemeinschaften
n a h m e n insgesamt 40 bis 50 Richter/Staatsanwalte zur Fortbildung der ube rno mme nen Richter u n d
aus Meck len bur g-V or pom mer n teil. W a h r e n d der 惡taatsanw詠lt출 린린rchgefuhrt. Diese Arbeitsgemein-
gesamten Zeit w u r d e n schlieBlich Hospitationsaufent- scha ften d a u e m an. D a n e b e n fi n d en seit 1 9 9 3 in

halte an Gerichten der Alt-Bundeslander angebo- verstarktem M a B e Planspieltagungen statt.
t e n .

U m die Arbeitseffektivitat zu steigem, werden fur die
1992 wurden als landeseigene Fortbildungskurse Zukunft folgende weitere landesinterne Fortbildungs-
9 T a g u n g e n vo n jeweils drei bis vier T a g e n zu m a B n a h m e n erwogen:
ei n z el n e n T h e m e n a u f d e n G e b i e t e n Zivil- u n d Straf-

recht sowie d e m dazugehorenden ProzeBrecht durch- - Die oben genannten Arbeitsgemeinschaften sollen

gefuhrt (mit insgesamt ca. 130 T e i l n e h m e m - Richter a u f Proberichter m i t z w e i t e m S t a a t s e x a m e n er we i-

u n d St aa ts an wa lt e a u s d e m Di e n st d e r D D R u n d tert w e r d e n .

Probehchter/West). A n der iiberregionalen Fortbil-
d u n g der ne u e n Lander in Wustrau (vgl. ob en unter 1.) - A u f Landgerichtsebene sollen praJdsoiientierte

n a h m e n insgesamt 105 Teilnehmer aus Mecklenburg- Tagesveranstaltungen durchgefuhrt werden, fiir

V o r p o m m e m (Richter u n d Staatsanwatte aus d e m die jeweils ein erfahrener Arbeitsgemeinschafts-

Dienst der D D R u n d Probenchter/West) teil. SchlieB- leiter zur Verfugung steht (er崙린ert we r d en k崙nn-

lich w u r d e n d i e R i c h t e r u n d S t a a t s a n w a l t e a u s d e m
t e n z . B.: Vorbereitung u n d Gestaltung der miind-

Di e n s t d e r D D R z u s a m m e n m i t d e n P r o b e n c h t e m / lichen Verhandlung, Vergleichsstrategie, der Ur-

West durch ministenelle SchulungsmaBnahmen fort- kundenprozeB sowie typische ProzeBsituationen

gebildet. De r genannte Personenkreis wird au B er d em und die Moglichkeiten hchterlicherVe피출hrensge-

dezentral vo n d e n jeweiligen Dienststellen in Arbeits- staltung).

gemeinschaften fortgebildet. - .Besprechungstage", die von erfahrenen Richtern
aus Niedersachsen oder Senioren durchgefuhrt
w e r d e n .

d ) S a c h s e n
- P e m e r sind zusatzliche T a g u n g e n geplant, auf

denen Arbeitstechniken zur ziigigen Erledigung
Im Jahre 1991 fand die Fortbildung im hoheren v o n P r o z e s s e n e r l e m t w e r d e n sollen.

Justizdienst im wesentlichen durch das An ge bo t der

Partnerlander Bayern u n d Baden-Wiirtteinberg sowie

durch erste landeseigene T a g u n g e n statt. N e b e n der

Vermittlung zivil- u n d strafrechtlichen Grundlagen- 1) T h w i n g e n

wissens durch die iiber mehrere Mo n a te geh end e

Grundfortbildung (vgl. unter 1.) w u r d e n flachendek- Im J a h r e 1 9 9 1 w u r d e d e n R i c h t e m u n d St aa ts an wa l-

ke n d e FortbildungsmaBnahmen in ausgewahlten ten in T h u n n g e n ne b e n der Teilnahme an der ob e n

Rechtsgebieten, etwa d e m Vonnundschaftsrecht, 適蘿 - unter 1. dargestellten Grundfortbildung die Teil-
geboten. E s w u r d e n in Zusammenarbeit mit d e n n a h m e an T a g u n g e n der Deutschen Richterakademie

Partnerlandern B a y e m u n d Baden-Wurttemberg ein- sowie an den landeseigenen Fortbildungsveranstal-
w chige Einfuhrungskurse fur neueingestellte Asses- tungen der Partnerlander Ba y e m, Hessen u n d Rhein-
s o r e n u n d u b e r n o m m e n e R i c h t e r u n d S t a a t s a n w a l t e land-Pfalz ennoglicht. F e m e r konnten sie in Gerich-
durchgefuhrt Z u d e m wurde die Moglichkeit zur Hos- t e n u n d Staa tsa nwa lts cha ften d e r Par tn erl an de r ho s -

pitation in d e n alten Bu nd e sl a nd em geboten. pitieren.

Im J a h r e 1 9 9 2 k o n n t e n di e Richter u n d St aa t sa n wa l te Z u Beginn des Jahres 1992 hat jeder der u b e m o m m e -
in Sachsen ne be n d e n iiberregionalen Fortbildungs- 理찰릿 Richter 狀料d st출亂b출籠walte z u n a c h s t 출i理출 vierw출-

veranstaltungen (vgl. obe n unter 1.) Fortbildungsver- chige Intensivschul린燎g in Fonn v騷理 vier 출inw출chig찰誇
anstaltungen in d e n Partnerlandern besuchen; es T a g u n g e n erhalten. E s w u r d e n funf Kurse fur Richter

warden landeseigene Tagungen - wie Einfuhrungs- (jeweils zwei W o c h e n Zivilrecht u n d zwei W o c h e n

tagungen fur Assessoren u n d Schwerpunktlehrgange Strafrecht) u n d drei Kurse fur Staatsanwalte durchge-
etwa z u m Familienrecht - angeboten. A u B e r d e m fuhrt. Bei der Verpflichtung der Referenten wa r e n die
standen Fortbildungsplatze bei den Tagungen der drei Part ner lan der behilflich. U m ei n e kontinuierliche

Deutschen Richterakademie in Th er zur Verfiigung. Betreuung zu gewahrleisten, sind a n d e n drei Bezirks-

Im Jahr 1993 wird - neben den Fortbildungstagun- gerichten Arbeitsgemeinschaften fur die Zivil- und
g e n der Deutschen Richterakademie in Trier u n d Strafrichter sowie fur die Staatsanwalte eingenchtet
Wustrau u n d der uberregionalen Fortbildung der warden. Diese Arbeitsgemeinschaften finden fur die
n e u e n L a n d e r u n d Berlins - w i e d e r u m ei ne landes- Dauer von einem Jahr jeweils an einem T a g pro
eigene Fortbildung angeboten (stattgefunden haben W o c h e statt un d umfassen je 8 Unterrichtsstunden.
z.B .Tagungen z u m Betreuungs- un d Verkehrsrecht), Fur die als Arbeitshchter tatigen Diplomjuristen ist
wobe i ein A u s b a u der landeseigenen Fortbildungsak-

tivitaten geplant ist.
ebenfalls eine Arbeitsgemeinschaft eingerichtet w o r -

den, die im vierzehntagigen Rhythmus stattfind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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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l e Ri c h t er u n d S t a a t s a n w a l t e h a t t e n fe rn e r d i e Im R a h m e n des uberregionalen Fortbildungspro-

M호glichkeit, sich durch die Teilnahme an Tagung찰料 gr a m ma (vgl. oben unter 1.) konnten bei jeder der

fortzubilden. Im landeseigenen Fortbildungspro- insgesamt 2 1 einw출chig출릿 Tagungen 6 Richter oder

g r a m m sind ihnen dazu folgende Veranstaltungen Staatsanwalte aus Th uh ng e n teilnehmen. AuB er dem
angeboten worden: eine T a g u n g .Betreuungsrecht" w u r d e n fur die Richter u n d St a a ts a n wa l t e a u s T h i i h n -

(Dauer 1 Woche), zwei T a g u n g e n ,,Versorgungsaus- gen Platze bei den Tagungen der Deutschen Richter-
gleich" (Dauer je 1 Woche), drei T a g u n g e n ..Preiwil- akademie u n d de n landeseigenen T a g u n g e n der

lige Gehchtsbarkeit" (Dauer je 1 Woche). Partnerlander zur Verfugung gestellt.

Auberd출料 fande간 천cht ei라w chige Seminare fur Rich- Im Jahr 1993 werden 110 Tagungsplatze bei der
ter au f P r o b e b z w . St aa ts an wa lt e auf P r o b e statt, u m D e u t s c h e n R i c h t e r a k a d e m i e m i t T e i l n e h m e r n a u s

d e n hier erstmals als Richter tatigen Westassessoren Thuringen besetzt werden k출nn출料. Neb e n 린em 竝ber-
u n d d e n libernommenen Ostrichtern (-staatsanwal- regionalen Fortbildungsprogramm der neuen Lander

ten) die Einarbeitung in ihr Dezernat zu erleichtern.
Bei der Verpflichtung der Referenten le is te te n

d e r u m die Partnerlander Hilfestellung.

mit 18 Tagungen wird wiederum ein landeseigenes
Fortbildungsprogramm ftir die Richter und Staatsan-
w초lte 피린rchgef立hrt .

N u m m e r 3 7

Verwaltungsvereinbarung uber die Beteiligung a n d e n Kosten
fiir die Fortbildung der Richter in der (bisherigen) D D R 1990/1991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3) Die Sofortlehrgange finden in d e m Institut fur
Weiterbildung in Wustrau statt. E s ub e r n e h m e n die

u n d
Sofortlehrgange im

das La n d Baden-Wiirttemberg,
1. Verwaltungsrecht:

der Freistaat Bayern,
Baden-Wurttemberg, Bayern, Hessen u n d Nord-

d a s L a n d Berlin,
r h e i n - W e s t f a l e n

die Freie H a n s e s t a d t B r e m e n ,

die Freie u n d Hansestadt Ham bu rg , 2 . Fi n a n z r e c h t :

d a s L a n d H e s s e n , N o r d r h e i n - W e s t f a l e n

d a s L a n d Ni e d er s a ch s e n,

d a s L a n d No r dr h ei n -W e st f al e n , 3 . Arbe itsr echt :

d a s L a n d Rheinland-Pfalz, alle L a n d e r

d a s S a a r l a n d u n d
4 . Sozialrecht:

das La n d Schleswig-Holstein Bayern, Berlin, Ham bu rg, Hessen, Niedersachsen,

schlieBen folgende Nordrhein-Westfalen, Rheinland-Pfalz u n d Schles-

wig-Holstein.
Vereinbarung:

5 4
5 l

(1) Die Kosten eines Lehrgangs tragt grundsatzlich
Im R a h m e n der Wirtschafts-, Wahr ungs - u n d So- das veranstaltende Land, gegebenenfalls nach d e m

zialunion u n d im Z u s a m m e n h a n g mit der bevorste- Anteil seiner Mitwirkung an eine m Lehrgang. De r
henden Vereinigung der beiden deutschen Staaten B u n d u b e r n i m m t die Halfte der nac hg ew ie se ne n
wird die Fortbildung der Richter der D D R vo n B u n d Ko st en de r Referentenhonorare, der n a c h d e n Bestim-
u n d Landern nach M a B g a b e der folgenden Bestim- m u n g e n des Bundesreisekostengesetzes zu erstatten-
利및狀理g딘린 ge m e i n s a m gef凉了dert. d e n R e i s e k o s t e n d e r Re f er e nt e料 만料린 린딘r Ko s t e理 f竝r

Unterrichtsmaterial. D a s Referentenhonorar betragt
5 2 h o c h s t e n s 1 0 0 D M fiir e i n e U丁린errichtsst릿汎de.

Gefordert wer den Veranstaltungen, die die u n t e r -
(2) Forderungsfahig ist ein Hochstbetrag

zeichnenden Lander fur Richter u n d kunftige Richter
d e r D D R u n d d e r a n der찰간 諒telle tr et e nd e n L a n d e r a b 1. bei den Sofortlehrgangen fur Arbeitsrecht und fur
Se pt em be r 1990 w a h r e n d eines Jahres durchfuhren. Sozialrecht vo n 290 000 D M (Bundesanteil: 145 OO C

D M ) ftir 19 9 0 u n d v o n 3 6 0 0 0 0 D M (Bundesanteil:
5 3

180 000 D M ) fur 1991,

(1) E s wer den allgemeine Lehrgange u n d Sofort-
lehrgange durchgefuhrt.

2. bei den ubrigen Lehrgangen von 1 760 000 D M
(Bundesanteil: 8 8 0 0 0 0 D M ) fur 1990 u n d v o r l

(2) Die allgemeinen Lehrgange finden bezirksweise 2 577 800 D M (Bundesanteil: 1 28 8 900 D M ) f心r

nach Absprache zwischen d e n Landern statt. l 9 9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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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ie Zahlung des Bundesanteils fur 1991 steht Landern entsprechend ihren Anteilen an d e n Gesamt-

unter d e m Vorbehalt der Bewilligung der Mittel durch kosten zu gewahren.
de n Haushaltsgesetzgeber.

$ 6
(4) Sow eit der B u n d die Koste n nicht crstattet,

w e r d e n sie v o n d e n L a n d e r n n a c h d e m Schliissel d e s
(1) Die Lander teilen d e m B u n d fur 1990 bis z l l m

Konigsteiner A b k o m m e n s vorbehaltlich anderer Re-
gelungen zwischen beteiligten Landern getragen.

1 .O k t o b e r 1 9 9 0 u n d b(ir 1 9 9 1 bi s z u m 15. F e b r u a r 1 9 9 1

unter Einreichung entsprechender Ubersichten die

(5) Die Durchfuhrung des Pro gra mm s 1991 steht H o h e d e r vo r au s si c ht l ic h e n K o s t e n mit. D e r B린理d

unter d e m Vorbehalt der Bewilligung von Mitteln gewahrt de n Landern z u m 31. Oktober 1990 u n d

durch die Haushaltsgesetzgeber der Lander. 15. M a r z 1991 auf der Grundlage der danach zu

erwartenden Kosten Abschlagszahlungen im R a h m e n
5 5 der Hochstbetrage des 3 4 Abs. 2 .

(1) De r Hochstbetrag der e i n e m L a n d zustehenden
(2) Die Lander legen d e m B u n d die Nach weis unge n

Finanzierungsmittel des Bundes ergibt sich aus d e m
V e r h a l t n i s d e r e i n e m L a n d e n t s t a n d e n e n K o s t e n z u r

fiir die im Jahre 1990 angefallenen Kosten bis z u m

15. F e b r u a r 1 9 9 1 u n d die fur d a s J a h r 19 9 1 bis z u m
G e s a m t h e i t d e r allen L a n d e r n e n t s t a n d e n e n Kosten.

30. September 1991 vor. Die SchluBzahlungen des
D as Verhaltnis ist getrennt zu ermitteln fur die Hochst-

Bundes werde n am 31. Oktober 1991 fallig.
betrage nach S 4 Abs. 2 Nr. 1 u n d nach 5 4 Abs. 2
N r . 2 .

6 7

(2) Reicht der Finanzierungsanteil des B u n d e s nicht
출狀 s 狀m die Forderung allen Landern in vo린em Diese Vereinbarung thtt am 1. September 1990 in

U m f a n g z u k o m m e n zu lassen, ist sie d e n betreffenden Kraft.

Er9崙暇z暇門g zur Verwalt인暇gsverei暇b識를暇暇g 竝細출r die Beteilig暇約g 識暇d출師 Kost출暇
fur die Fortbildung der Richter in der vormaligen D D R 1990/1991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3) Die Verwaltungsvereinbarung in der Fassung

u n d
v o m 31. August 1990 gilt auch fur die Lehrgange im

Strafrecht mit nachfolgenden Erganzungen.
das La n d Baden-Wurttemberg,
der Freistaat Ba ye m , 5 2

d a s L a n d Berlin,

die Freie H a n s e s t a d t B r e m e n ,
(1) De r forderungsfahige Hochstbetrag nach 5 4

die Freie u n d Hansestadt Ha mb ur g, Abs. 2 Nr. 2 der Verwaltungsvereinbarung wird unter
d a s L a n d H e s s e n ,

Einbezieh만간g der Lehrg초料ge im Strafrecht fur 1991
da s L a n d Niedersachsen,

auf 4 377 800 D M (Bundesanteil 2 188 900 D M ) fest-
da s L a n d Nordrhein-Westfalen,

gesetzt.
d a s L a n d Rheinland-Pfalz,

d a s S a a r l a n d u n d

das Land Schleswig-Holstein (2) Die Zahlung des uber 1 288 900 D M hinausge-
h e n d e n Bu nd es a nt ei ls steht d a b e i un t e r d e m V o r b e -

schlieBen folgende erganzende Vereinbarung z u r halt der Bewilligung der Mittel durch d e n Haushalts-
Verwaltungsvereinbarung in der Fassung v o m 31. Au- gesetzgeber.
gust 1990:

5 3
5 l

(1) Die vertragschlieBenden Lander fuhren ne be n D i e L a n d e r teilen d e m B u n d bis z u m 1.M a i 1 9 9 1 die

d e n bereits vereinbarten Lehrgangen auch Lehr- H 諒he der voraussichtlichen Kosten fur die Lehrgange
gange im Strafrecht fur Richter und Staatsanwalte im Strafrecht mit. De r B u n d gewahrt d e n Landern auf
sowie kunftige Richter u n d Staatsanwalte aus de n der Grundlage der danach zu erwartenden Kosten
Landern Mecklenburg-Vorpommern, Binndenburg, Abschlagszahlungen im R a h m e n des Hochstbetrages
Sachsen-Anhalt, Sachsen, Thuringen u n d Berlin de s ? 2 .
d u r c h .

(2) Die Lehrgange finden aufgrund eines zwischen
5 4

d e n veranstaltenden Landern abgesprochenen Kon-
zepts u n d nach Ab s t im m u n g zwischen d e m veranstal- Die Erganzungsvereinbarung tritt mit Wirk ung v o l l l

tenden und d e m begunstigten Land statt. 1. J a n u a r 1991 in K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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麥u凉卿ei 3 8
.'.', '..'..; '..'. ..: ;!,4'.... .

z a h l 피출r R e c h t s a暇 w讀 lt e i暇 d출約 暇출린출暇 B暇暇desl讓暇d출를利

1 . J a n u a r 1 9 9 1 1 . J a n u a r 1 9 9 2 1 . J a n u a r 1 9 9 3

Brandenburg l l l l t t f l t l t l f t l t l l t l l l f l l l t f 2 9 6 (68) 464 (110) 57 7 (140)

M e c k l e n b u r g - V o r p o m m e r n . l l f f f . . f l f f f . t f 21 9 (57) 41 0 (103) 521 (130)

S a c h s e n t l f l f f l l t l l f l f l l l l x l l l t t l T t l t l l t 861 (191) 1 183 (284) 1 504 (387)

S a c h s e n - A n h a l t l l l l l l t l t D l l f l l l t l l l l l l l f l 30 6 (86) 572 (166) 727 (218)

T h u n n g e n l l l l l t l l l t l l l f f l t l l f l f t l f f f l l l 728 (192)'

insgesamt l . L t l f l . t f l t l l l l l l l t l t t l ☜ l l l l l l 4 057 (1 067)

( )= Zahl der Rechtsanwaltinnen

- Stand: 27. April 1993

N u m m a r s a

z a h l 린출r N o t a r e i利린출利 利출訓출暇 蘿인列desl讓暇린출m

1 . J a n u a r 1 9 9 1 1 . J a n u a r 1 9 9 2 1 . J a n u a r 1 9 9 3

Br an de nb ur g l f l l f t l f l t L t l l t f l l l . f t . t t . . l 7 2 (53) 8 0 (54) 9 0 (54)

M e c k l e n b u r g - V o r p o m m e m l l l t l l l l l l l f t l l l 4 9 (45) 4 8 (45) 5 4 (45)

S a c h s e n t t f l t l l l l l t l l t l f f t x l t l t l f ☜ l t t t l f 119 (70) 156 (74) 175 (75)

S a c h s e n - A n h a l t l l l l t l t t l l 1 l . l l f l l l l l t t f l l 6 3 (36) 76 (47) 92 (49)

T h u n n g e n 1 l l f l f l l l t t l l t l l l f x l l l t . l f l l t l 73 (41) 9 1 (44) 107 (45)

insgesamt l f t l f f . l l l l l l l t l f l f . t l l l T l l l l l l 376 (245) 451 (264) 518 (268)

( ) = Zahl der No ta hn ne n

"''..UNunnm'er40U
... ..l. ... ...T.:..4 ....:. ..... ,..;.... .<.;.; ;~

. , . ..Ut"',.,

st인die ,,Gerichtsorg量約i署適tio約 i約린출約 5 約출暇출淸 B린約desl讀列dem''

Zusa mmen fas simg sungs- u n d Umstellungsstrategien. in die nach

GerichtsgroBen geschichtete Zufallsstichprobe v o n

Die Untersuchung ,,Gerichtsorgamsation in de n
Gerichten w u r d e n die Kreisgerichte Dresden-Stadt,

5 n e u e n B u n d e s l a n d e m " w u r d e im 1. Halbjahr 1991
K諒理igs Wusterhausen, Wi s m ar u n d Potsdam-Stadt

vQn der Kienbaum G m b H , Dusseldorf, im Auftrag des
sowie das Bezirksgericht Dresden einbezogen.

B u n d e s m i m s t e h u m s d e r Justiz im R a h m e n d e s For-

schungsprogrammes ,,Strukturana1yse der Rechts- Die Untersuchung hat folgende wesentlichen Ergeb-
pflege " durchgefuhrt *). Methodisch basiert sie auf der n i s s e e r b r a c h t :

Analyse vo n Geschattsubersichten u n d auf Explora-
tionen vor Ort, insbesondere bezuglich der Geschafts-

In Z i v i l s a c h e n w a r e n die Eingange in de n Jahren 1989

org출料isation, der Buro출狀sstatt린간g, der b핀니uche汎 년料d un d 1990 nicklaufig; gleichwohl wuchsen die Uber-

personellen Situation sowie der spezifischen Anpas- ha n g e aufgrund Personalmangels u n d w e g e n der
Bindung vorhandener Arbeitskapazitaten d u r c h W e i -

') Der komplette Untersuchungsbericht ist in: Bundesministe-

zeiger, 1993 publiziert

im U m b r u c h , Koln: B u n d e s a n -

terbildungsmaCnahmen u .a.. In Strafsachen zeigte
sich d e r s e l b e Eff ek t n o c h krasser. In A r b e i t s s a c h e n

stiegen in d e n Jahren 1989 u n d 1990 sowohl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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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gange als auch die Uberhange um mehrere 1 0 0 bis vorlaufig nicht integnerter EDV-Losungen an Ein-
1 0 0 0 % . zelarbeitsplatzen u n d eine Verbesserung der Buro-

Grundausstattung;
De r Organisationsstand stellte sich im Februar/Marz

1991 wie folgt dar: Die Gerichtsgebaude wa re n teil-
- mittelfnstige Sanierung durch umfassende Nach-

weise in desolatem Zustand, a u c h die klassische
schulung des u b e m o m m e n e n Personals, Behe-

Buroaustattung (Kopierer, Schreibmaschinen, etc.)
bung des Personaldefizits sowie Ausbau un d Inte-

w a r schlecht. Die schon fiir die Amtsgerichte der alten
gration u n d der EDV-Nutzungen ;

Lander festgestellten negativen Folgen einer e x t r e -

m e n inneigerichtlichen ArbeitsteilungU) w u r d e n
- langfristige Optinuerung der Gehchtsorganisation

durch haufige raumliche Tren nun g verschiedener
u n d der Geschaftsablaufe entsprechend d e n Vor-

Fu n k t io n s b er e i c h e d e s s e l b e n Gerichts n o c h v e r -

schlagen fur die Gehchte der alten LanderU) d .h .
scharft. D i e Ge s c h af t s st e l l en fu n kt i on i er t e n oft

durch Einrichtung nchtemah untergebrachter
erstaunlich gut, anscheinend nicht zuletzt auch des- .Service-Einheiten", die alle richterunterstutzen-
halb, w e U sie aufgrund schwacher personeller Beset-

d e n Tatigkeiten iibemehmen.
z u n g liberschaubar w a r e n .

Die Gutachter empfehlen ein dreistufiges Vorge- D e n Justizverwaltungen der neuen Bundeslander, d i e

h e n : in d e m projektbegleitenden Beirat vertreten w a r e n .

haben den Untersuchungsbeiicht unmittelbar nach
. kurzfristige Uberlebenssicherung d e r J u s t i z d u r c h

seiner Fertigstellung erhalten.
partielle, streng aufgabenbezogene Schulung des
u b e m o m m e n e n Personals, ve n n eh r t e n Einsatz 2) vgl. Koetz/Friihauf, Organisation der Amtsgerichte, K 출ln
v o n Personal a u s d e n alten Landern, Installation (Bundesanzeiger-Verlag) 1992.

N u m m e r 4 1

惡t暇die ,,Die absehbare Geschaftsbelast暇暇g der G출r 출和te i暇피출約 約출릿출約 Bundesl讀約dem<<

Zusa mmen las sung - Strafgehchte: 1 8 9 0 0 0

D i e Studie w u r d e im J a h r e 1 9 9 1 v o n d e r P R O G N O S - Verwaltungsgerichte: 3 3 5 o o

A G , Basel, u n Auftrag des Bundesministenums der

Justiz im R a h m e n des Forschungsprogrammes - Finanzgerichte: l 5 o o o

.Strukturanalyse der Rechtspflege " ersteUt '). W e g e n
- Sozialgerichte: 4 8 0 0 0 .

der z u m damaligen Zeitpunkt nur unzureichenden
st at is ti sc he n I n f o r m a t i o n e n u b e r d i e J u s t i z d e r e h e m a -

Einige EinfluCfaktoren, die d e n Geschaftsanfall mit
ligen D D R konnte das herkommliche prognos竝sche bestimmen, we rd en sich aufgrund des wirtschaftli-
Instrumentahum nur bedingt zur Abschatzung des c h e n u n d sozialen U m b r u c h s u n d d e r a n d e r e n A u s -
voraussichtlichen Geschaftsanfalles eingesetzt w e r -

gangsbedingungen in de料 流출設en L출理dem kurz- u d

den. Methodisch muBte sich die Untersuchung daher mitt출린ristig in anderer Gr출麗enordnung auswirken als
auf die Hypothese stutzen, da B die langfristige Anglei- in d e n alten L a n d e m . D a h e r ist in d e n ostdeutschen
c h u n g der Lebensverhaltnisse in d e n ne ue n L a n d e m L a n d e m vonibergehend teils mit ei ne m Uberschrei-
a n die d e r alten L a n d e r in e t w a z e h n bis 2 0 J a h r e n z u m ten, teils mit e i n e m Unterschreiten d e s auf D a u e r zu
gleichen Geschaftsanfall je Einwohner in d e n n e u e n

erwartenden Belastungsniveaus der Justiz zu rech-
w i e in d e n a l t e n L a n d e r n f u h r e n w i r d .

nen. Bei der Vorhersage bis z u m Jahre 2000 haben die

Au f dieser Basis u n d unter RiickgrUf auf eine vo n der
Gutachter folgende moglichen EinfluSgr출麗en benick-
sichtigt:

P R O G N O S A G im R a h m e n der Strukturanalyse der

Rechtspflege fur die alten Lander gestellte Prognose - Gesellschaftliche Einflusse: Zunahme der Komple-
w u r d e der auf lange Sicht - etwa fur das Jahr 2010 - xitat der Lebensbedingungen, veranderte soziale
zu erwartende Geschaftsanfall (Neueingange erster Verhaltensweisen, neue wirtschaftliche Bedingun-
Instanz pro Jahr) fur das gesamte Beitrittsgebiet der gen, Um fa ng und Qualitat des Verwaltungshan-
Gr출惡enordnung nach wie folgt geschatzt: delns, Umfang und Qualitat derpolizeilichen Straf-

verfolgung;
- Zivilgerichte: 4 3 7 0 0 0

- Familiengerichte: 9 7 o o o
- Einflusse aus d e m Rechtssystem: Attraktivitat der

Gerichte als Entscheidungsinstanz, Verstandnis

- Arbeitsgenchte: 7 9 o o o des formellen u n d materiellen Rechts durch die

Burger, Akz인린anz der U b e m a h m e des westlichen
7 7 c 7 e Untersuchungsbericht ist in; Bundesministe- Rechts, Arbeitskapazitat der Staatsanwaltschaf-

h u m der Justiz (Hrsg.), Justiz im Umbruch, Koln: Bundesan- ten, Unterschiede zw i sc h e n alten u n d n e u e n La n -

zeiger, 1993 publiziert. d e m in den strafrechtlichen Regel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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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nflusse aus der vorgeiichtlichen Filterebene: Daue r vorherzusagenden Geschaftsanfalls) u n d d e n

Verhalten der Burger im U m g a n g mit Rechtsfra- Familiengerichten (130 % ) schon fiir 1992 z u e r w a r -

gen, Konfliktberatung (und -regelung) im Vorfeld, ten '), bei den Zivilgerichten (125 % ) un d den Sozial-
Verhalten der Rechtsanwaltschaft, Leistungsfahig- gerichten (120 % ) fur das Jahr 1995, bei d e n Verwal-

keit u n d Akzeptanz von verwaltungsrechtlichen tungsgerichten (180 '流) f호r das Jahr 1997 u n d in d e r

Widerspruchsverfahren, Erledigungspraxis der Strafgerichtsbarkeit (115 % ) fur das Jahr 2000.

Staatsanwaltschaften, Konfliktregelung durch Ta-
ter-Opfer-Ausgleich. Die Justizverwaltungen der n e u e n Bundeslander, die

N a c h der so erstellten Prognose ist fiir d e n Zeitraum
auch in d e m projektbegleitenden Beirat vertreten

bis z u m J a h r e 2 0 0 0 in al le n G e r i c h t s b a r k e i t e n m i t w a r e n , haben den Untersuchungsbericht unmittelbar

Au s na h m e der Finanzgerichtsbarkeit mit Geschafts- nach seiner Fertigstellung erhalten.

anfallsspitzen zu rechnen, die iiber d e m langfhstig
U) Die vorhergesagte friihe Spitzenbelastung in der Arbeitsge-

erwartbaren Niveau liegen u n d zeitversetzt eintreten hchtsbarkeit ist tatsachlich eingetreten, wa h re n d der
werden. A u s der Sicht des Jahres 1991 w a r der Gipfel Geschaftsanfall in der Familiengerichtsbarkeit noch langsam

der Belastung bei d e n Arbeitsgerichten (160 % des auf w a c h s t .

린 u m m e r 4 2

u耐출隋拓tz暇暇g d耐 暇출暇출約 B인暇d燎리료暇d耐 d暇誇h d識靈 B暇約desmini雪諒n인聯 d耐 J暇출tiz

bei der Textfeststellung u n d Bereinigung

des als Landesrecht fortgeltenden Rechts der ehemaligen D D R

Die Textfeststellung u n d Bereinigung des als Landes- d e n Stand u n d die Ergebnisse der Arbeit der n e u e n

recht fortgeltenden Rechts der ehemaligen D D R erledi- L츠피der f立r 친ie r린理d 3 0 0 0 Vorschri린출理 聲了l출니b출릿, 린ie

gen die neuen Bundeslander. Sie beabsichtigen, diese a m 2 . O k t o b e r 1 9 9 0 n o c h n i c h t f o r m a l a u C e r Kr af t

A r b e i t E n d e 1 9 9 4 a b z u s c h l i e B e n . D a s B u n d e s m i n i s t e - gesetzt waren. E s wird ferner d e n Nachweis fuhren,
r i u m d e r Justiz h a t di e n e u e n L a n d e r be i d i e s e m d a B alle w e i t e r e n r u n d 1 2 0 0 0 V o r s c h r i f t e n d e r e h e -

V o r h a b e n 린料terstiitzt, i n d e m e s i h n e n alle innerstaatli- maligen D D R , die nicht in d e n Fundstellennachweis

chen Vorschhften geliefert hat, die im Gesetzblatt, in a u f g e n o m m e n wurden, vor d e m 2 . Oktober 1990
Gesetzblatt-Sonderdrucken, im Ministerialblatt u n d im formal auBer Kraft gesetzt waren. Sofern einige Vor-
Zentralblatt der ehemaligen D D R veroffentlicht worden schriften in d e n Fundstellennachweis nicht aufge-
si n d u n d a m 2 . O k t o b e r 1 9 9 0 n o c h nicht f o r m a l a u C e r n o m m e n sein sollten, die bei d e r n o c h v o r z u n e h m e n -

Kraft gesetzt waren. Nicht au f ge n om m e n wu rd e n vbl- d e n weitere理 pruf니理g am 2 .Oktober 1990 料och 린icht
kerrechtliche Vertrage, die zu ihrer Inkraftsetzung formal auBer Kraft gesetzt waren, wird es diese
ergangenen Vorschriften, reine Preisvorschriften sowie Vorschhften d e n neue n Landern gesondert mitteilen.
reine Aufhebungsvorschriften. Das Bundesmimsterium Di찰 約찰린찰汎 Lander 辰를간출ugen diese Informatio간en f心r
d e r Justiz h a t d i e s e f o r m a l n o c h nicht a u B e r Kraft ihre Arbeit u n d ihre kunftig noch zu erlassenden
gesetzten rund 3 000 Vorschhften in einem Fundstel- Gesetze zur S a m m l u n g und z u m AbschluB der S a m m -
lennachweis ,,Recht der ehemaligen D D R am 2.Okto- lung der als Landesrecht fortgeltenden Vorschnften
her 1990, chronologisch u n d systematisch geordnet" der ehemaligen D D R .
herausgegeben. Dieser Fundstellennachweis ist die

Grundlage fur die Textfeststellung un d Rechtsbereini- D a s B u n d e s m i n i s t e h u m d e r Justiz w i r d d e s h a l b a u c h

gun g der neuen Lander. d i e w e i t e r e n r u n d 12 0 0 0 V o r s c h h f t e n d e r e h e m a l i -

D a s B u n d e s m i n i s t e h u m d e r Justiz w i r d d i e A r b e i t e n

der Lander weiterhin wie folgt unterstutzen: lichungsblattern in eine Date nban k aufnehmen,

g e n D D R aus d e n zuvor aufgefuhrten Ver諒料ent-

die detaillierte Abfragen uber die eventuelle Fort-
E s wird die Arbeitsergebnisse der Lander in eine geltung oder das AuBerkrafttreten der Vorschriften
Datenbank aufnehmen, die detaillierte Abfragen uber er l a u b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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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m m e r 4 3

Entwicklung un d Stand des Landesbeamtenrechts in d e n neuen Bundeslandern

A . Br詠料린출龍b린출雲 6. Zweite Verordnung liber den Zeitpunkt der
Ern enn un g vo n Be am te n in de n krei출출린gehorigen
G e m e i n d e n des Landes Brandenburg v o m

/. G e s e f z e 17. J u n i 1 9 9 2

(GVBl. Teil II S .256) - in Kraft seit d e m 27. Juni

1. Gesetz zur vorlaufigen Regelung des Beamten-
l 9 9 2

rechts im Land Brandenburg v o m 8.August 1991
7 . Verordnung uber die Erne nnun g u n d Entlassung

(GVBl. S .372) - in Kraft getreten am 31. August
der Be a mt e n des Landes Brandenburg v o m

1991; auBer Kraft getreten am 31. D e z e m b e r 1992
27. August 1992

mit A u s n a h m e v o n $ 3 Abs. 1, Satz 1, Abs. 4 bis
(GVBl. Teil II S .526) - in Kraft seit d e m 29. A u -

6
gust 1992

2. Besoldungsgesetz fur das La nd Brandenburg
(Brandenburgisches Besoldungsgesetz 8 . Verordnung tiber die Erne nnun g u n d Entlassung

d e r B e a m t e n im Ge s c ha f t s be r e i ch d e s Ministe-
BbgBesG ) v o m 4 .M a r z 1992
(GVBl. Teil I S . 103) - in Kraft seit d e m 1.Januar riums der Finanzen des Landes Brandenburg v o m

l 9 9 2 2 .September 1992
(GVBl. Teil II S .555) - in Kraft seit d e m 17. Sep-

3 . Beamtengesetz fiir das L a n d Bra nde nb urg (Lan- t e m b e r 1 9 9 2

desbeamtengesetz - LBG) v o m 24. Dezember
l 9 9 2 9 . Verordnung tiber die Ernennung und Entlassung

(GVBl. Teil I S .506) - in Kraft seit d e m 1.Januar d e r B e a m t e n im G e s c h a f t s b e r e i c h d e s M i n i s t e r i -

l 9 9 3 년ms fur Umwelt, N라狀rsch狀tz 니理친 린출umor린料狀릿9

des Landes Brandenburg v o m 10. Nov em ber
l 9 9 2

//. Verordnungen (GVBl. Teil 11 S .788) - in Kraft seit d e m 31. De-
z e m b e r 1 9 9 2

l. Verordnung des Landes Brandenburg tiber d e n 10. E r s t e verordnung zur An d er u n g der Verordnung
erleichterten Aufstieg vo n Bea mte n in die nachst-
h o h e r e L a u f b a h n v o m 10. J u n i 1 9 9 1 Aufstieg vo n Be am te n in die nachsthohere Lauf-
(GVBl. S .227) - in Kraft seit d e m 12. Juli 1991

2. Verordnung liber die Bewahrungsanforderungen (GVBl. Teil II S .790) - in Kraft seit d e m 31. De-

fur die Einste간린간g v o n Be w e rb e r n aus dern Bei-

trittsgebiet in ein Beamtenverhaltms (Bewah-

rungsanforderungsverordnung - Bewdhrungs-

anfVO) v o m 20. August 1991
B . M e c k l e n b u r g - V o r p o m m e m

(GVBl. S . 378) - in Kraft seit d e m 31. August

b a h n v o m 2 2 . D e z e m b e r 1 9 9 2

/. G e s e t z e

des Landes Brandenburg tiber d e n erleichterten

z e m b e r 1 9 9 2

l 9 9 l

3 . Verordnung iiber d e n Zeitpunkt der Ern enn un g

von Be am te n in de n kreisangeh호rgen Gem ein -
d e n des Lan des Br an de nb ur g v o m 13. D e z e m b e r 1. Erstes Gesetz zur Regelung des Beamtenrechts im
l 9 9 l L a n d Meck lenb urg -Vor pom mern (- Erstes B e a m -

(GVBl. S . 652) - in Kraft seit d e m 24. D e z e m - tenrechtsregelungsgesetz - ) v o m 18. Juli 1991

ber 1991; auBer Kraft getreten am 27. Juni 1992 ( G V O B l . 1991 S . 242)

(s. 2.V O )
2 . Zweites Gesetz zur Regelung des Beamtenrechts in

4. Verordnung zur 諒bertragung besoldungsrechtli- Mecklenburg-Vorpommern (- Zweites Beamten-
cher Zustandigkeiten im La nd Brandenburg (Be- rechtsregelungsgesetz - ) v o m 24. Marz 1992
soldungszustandigkeitsverordnung - Bes- I G V O B l . 1992 S . 210)

Zust VO) v o m 20. Januar 1992

(GVB1,Teilll, S .3 1 ) - i n Kraft se it de m1 . Feb rua r 3 . Gesetz uber die Juristenausbildungim La n d M e c k -
l 9 9 2 le n bu r g- V o rp o mm e r n (- Juristenausbildungsge-

setz - J A G M - V - ) v o m 16. D e z e m b e r 1992
5 . Ve r or d nu n g uber die Einstufung der k o m m u n a - (GVO Bl. 1992 S .725)

ten W a h l b e a m t e n auf Zeit du r c h die G e m e i n d e n ,

Amter und Landkreise des Landes Brandenburg 4 . Gesetz zur Verlangerung der Geltungsdauer des
v o m 3 . F e b r u a r 1 9 9 2 1. u n d 2. Beamtenrechtsregelungscjesetzes v o m

(GVBl. Teil II S . 76) - in Kraft seit d e m 6 . M a r z 16. D e z e m b e r 1 9 9 2

l 9 9 2 (GVOBl. 1992 S .717)

. 7o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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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Ve r or d n un g e n C . S a c h s e n

1. Landesverordnung uber die hauptamtlichen Wahl-
/. G e s e t z e

b e a m t e n a u f Z e i t d e r G e m e i n d e n u n d L a n d k r e i s e

in M e c k l e n b u r g - V o r p o m m e m (- Ko m m u n a l b e-
soldungsverordnung - K o m B e s V O - )v o m 9 .Juli 1. Gesetz zur Em c h t u n g ernes Landespersonalaus-
l 9 9 l s c h u s s e s v o m 4 . Juli 1 9 9 1

(GVOBl. 1991 S .224) (SachsGVBl. S . 225) - in Kraft seit d e m 10. Juli
l 9 9 l

2. Verordnung liber die Ausbildung von Le h r em fur
d초출 心料零理를lichen Schule服 린출s Landes Meckl출服bur&- 2. Sachsisches Besoldungsgesetz v o m 5. Dezember

l 9 9 2
Vo r po m me r n (- Lehrausbildungsverordnung -
L A V O - ) v o m 9 .Juli 1991 (SachsGVBl. S . 49) - in Kraft seit d e m 1. Juli

l 9 9 l
(G VO Bl . 1991 S . 317)

3. Gesetz zur vorlaufigen Regelung des Beamten-
3 .

c Beamten in die nachsthohere Laufbahn rechts d e r k o m m u n a l e n W a h l b e a m t e n u n d d e r

k o m m u n a l e n B e a m t e n im Freistaat S a c h s e n v o m
(- LVO-Aufstieg - ) v o m 15. Juli 1991 3 1 . Juli 1 9 9 2

(GVOBl. 1991 S .255) (SachsGVBl. S.369) - in Kraft seit d e m 15. Sep-
t e m b e r 1 9 9 2

4 . Landesverordnung tiber Bewahrungsanforderun-
g e n fur die E m e n n u n g z u m Be a m t e n auf Probe

(- Bewahrungsanforderungsverordnung M e c k - 17. D e z e m b e r 1 9 9 2

lenburg-Vorpommem - ) v o m 19. Nov em be r (SachsGVBl. S .615) - in Kraft seit d e m 31. D e z e m -
l 9 9 l b e r l 9 雪2

(GVOBl. 1991 S .444)

5 . Landesverordnung tiber Stellenobergrenzen f호r
B e a m t e auf Lebenszeit de r G e m e i n d e n , L a n d -

kreise, Verwaltungsgeineinschaften/Verwaltungs- //. Verordnungen

amter u n d A m t e r (- Stellenobergrenzenverord-

n u n g fur K o m m u n a l b e a m t e - K o m S t O V O - )v o m

1. Anord린ung 린理s Ministerprasident출服 竝ber die
27. N o v e m b e r 1 9 9 1

E m e n n u n g der Beamten des Freistaates Sachsen
(G V OB l . 1991 S .446)

v o m 24. O k t o b e r 1 9 9 2

(SachsGVBl. S .381) - in Kraft seit d e m 23. N o -
6 . Vorlaufige O r d n u n g des Vorbereitungsdienstes v e m b e r 1 9 9 1

u n d der Zweiten Staatspnifung fiir Lehramter an

d e n Schulen im La nd e M e c k l e n b u r g - V o r p o m m e m 2. Verordnung der Sachsischen Staatsregierung

4 . Beamtengesetz fiir d e n Freistaat Sachsen v o m

(- V O V o P - ) v o m 16. Januar 1992 iiber den erleichterten Aufstieg von Beamten in
(GVOBl, 1992 S .67) di출 料출chsthohere L a u f b a h n v o m 18. Fe br ua r

l 9 9 2

7 . Landesverordnung iiber d e n erleichterten Aufstieg (SachsGVBl. S . 58) - in Kraft seit d e m 1. M a r z

vo n Polizeivollzugsbeamten in die nachsth詠here l 9 9 2

Laufbahn (- PlLVO-Aufstieg - ) v o m 12. M a r z
l 9 9 2 3 . Vorlaufige Verordnung der Sachsischen Staatsre-

(GVOBl. 1992 S .204) gierung iiber die Besoldung der komm una len

- Anderungsverordnung v o m 16. D e z e m b e r Wa h l be a m t en v o m 11. September 1992

l 9 9 2 (SachsGVBl. S.443) - in Kraft seit d e m 29. Sep-
(GVOBl. 1992 S . 753) t e m b e r 1 9 9 2

8 . Landesverordnung zur An d er u ng d e r L a n d e s v e r -
4 . Verordnung der Sachsischen Staatsregierung

iiber die vorlaufige Bestimmung und Anwendung
ord理린理g iiber den erleicht찰린en Aufstieg v o l l

vo n Stellenobergrenzen fur k o m m u n a l e Lauf-
B e a m t e n in die n a c h s t h o h e r e L a u f b a h n v o m

bahnbeamte v o m 11. September 1992
13. M a r z 1 9 9 2

(SachsGVBl. S.444) - in Kraft seit d e m 29. Sep-
(G V OB l . 1992 S . 205) t e m b e r 1 9 9 2

- Anderungsverordnung v o m 16. D e z e m b e r
l 9 9 2

5 . Verordnung des Sachsischen Staatsministeiiums
(GVO Bl. 1992 S .754)

des Innern iiber die vorlaufige Regelung der
D ienstaufwandsentschadigungen f호r L출理dr츠te ,

9. Vorlaufige Pr諒를ungsord피만간g fur die Laufbahn des hauptamtliche Burgenneister un d hauptamtliche
g e h o b e n e n Forstdienstes des Lan des Meck len - Beigeordnete v o m 15. September 1992
burg-Vorpommern v o m 15. September 1992 (SachsGVBl. S .447) - in Kraft seit d e m 1.Oktober
(GVOBl. 1992 S .608) l 9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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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Verordnung des Sachsischen Staatsministenums tel XIX Sachgebiet A Abschnitt III Nr. 2 Buch-
des Innern liber die vorlaufige Regelung der stabe c des Einigungsvertrages in ein Be am te n -

Aufwandsentschadigung fur die ehrenamtlichen verhaltnis im L a n d Sachsen-Anhalt (Bewah-

B 竝rgenneister u n d ehrenamtlichen Beigeordne- r u n g s V O LSA) v o m 31. Juli 1991

ten v o m 15. Se pt em be r 1992 - G V B l . L S A N r . 2 0 / 9 1 S . 2 2 6 -

(SachsGVBl. S .448) - in Kraft seit d e m 1.Oktober
l 9 9 2

Kommunalbesoldungsverordnung fiir das L a n d
Sachsen-Anhalt v o m 31. September 1991

7 . Verordnung der Sachsischen Staatsregierung - G V B l . Nr. 31 / 9 1 S . 3 5 2 -

立巨찰r d i e Arbeitszei t 린출r B e 출 m t e n 린출s Freis taate s

S a c h s e n v o m 12. J a n u a r 1 9 9 3 Verordnung iiber die Aufstellung und Ausfiih-

(SachsGVBl. S .75) - in Kraft seit d e m 11. Februar
rung des Haushaltsplanes der G e m e i n d e n im

l 9 9 3 L a n d Sachsen-Anhalt (Gememdehaushaltsver-

or dn u ng - Ge m HV O) v o m 22. Oktober 1991
8 . Verordnung der Sachsischen Staatsregierung - G V B l . L S A N r . 3 4 / 9 1 S . 3 7 8 -

liber d e n Mu t t e r s c h u tz fur B e a m t i n n e n u n d Rich-

t e i i n n e n v o m 1 . F e b r u a r 1 9 9 2 Verordnung uber die Arbeitszeit der Lehr辰r초約e

(SachsGVBl. S . 121) - in Kraft seit d e m 26. Fe-
a n offentlichen S c h u l e n ( A r b Z V O - L e h r ) v o m

18. F e b r u a r 1 9 9 2
b r u a r 1 9 9 3

- G V B l . L S A N r . 8 / 9 2 S . 1 2 8 -

9 . Verordnung der Sachsischen Staatsregierung
iiber d e n U r l a u b d e r B e a m t e n u n d Ri c h t e r im Verordnung uber die Ausbildung un d Prufung der

B e a m t e n d e s h o h e r e n F o r s t d i e n s t e s u n L출린d
Fr e i s t a a t S a c h s e n v o m 1 . F e b r u a r 1 9 9 3

(SachsGVBl. S . 123) - in Kraft seit d e m 26. Fe- Sachsen-Anhalt (APVOhohForstD LSA) v o m

b r u a r 1 9 9 3
4 . M a i 1 9 9 2

- G V B l . L S A . N r . 1 7 / 9 2 S . 3 1 0 -

10. Verordnung der Sachsischen Staatsregierung
竝ber 친e料 Erziehungsurlaub der Be am t en u n d Verordnung iiber die Ausbildung u n d Prufung der

Richter im Freistaat S a c h s e n v o m 16. M a r z 1 9 9 3 Beamten des gehobenen Forstdienstes im Land

(SachsGVBl. S .241) - in Kraft seit d e m 27. M a r z Sachsen-Anhalt (APVOgehForstD LSA) v o m

l 9 9 3 4 . M a i 1 9 9 2

- G V B l . L S A N r . 1 7 / 9 2 S . 3 1 2 -

Verordnung uber die Arbeitszeit der Bearnten
D . S a c h s e n - A n h a l t (ArbZVO) v o m 7.M a i 1992

- G V B l . L S A N r . 1 8 / 9 2 S . 6 1 -

/. G e s e t z e
Verordnung tiber die Ersten Staatsprufungen fiir
L e h r a m t e r im L a n d S a c h s e n - A n h a l t v o m 14. J u n i

1. Beamtengesetz Sachsen-Anhalt (B G LSA) v o m
l 9 9 2

14. M a i 1 9 9 1
- G V B l . L S A N r . 2 6 / 9 2 S . 4 8 8 -

- G V B l . L S A N r . 8 / 9 1 S . 6 1 -

Verordnung tiber die Zweiten Staatspnifungen
2 . Besoldungsgesetz fur das Land Sachsen-Anhalt f초r L e h r a m t e r im L a n d S a c h s e n - A n h a l t v o m

(LBe sG) v o m 27. Juni 1991
19. J u n i 1 9 9 2

- G V B l . L S A N r . 1 4 / 9 1 S . 1 2 3 -
- G V B l . L S A N r . 2 6 / 9 2 S . 5 5 7 -

3 . Gesetz (iber die Altersgrenze in Amt ern der Rechts-
KommunalsteUenobergrenzenordnung

ptlege des Landes Sachsen-Anhalt v o m 31. Juli
( K o m S t O V O ) v o m 27. Juli 1992

l 9 9 l
- G V B l . L S A Nr. 3 2 / 9 2 S . 6 3 5 -

- G V B l . L S A N r . 2 0 / 9 1 S . 2 2 4 -

4 . G e s e t z z u r 초nderung der Kommunalverfassung Verordnung tiber die Laufbahnen des Schul- u n d
Schulaufsichtsdienstes d e s L a n d e s S a c h s e n -

v o m 23. August 1991 (vorwiegend dienstrechtliche
Erganzungen)

Anhalt (SchulLV LSA) v o m 20. September 1992
- G V B l . L S A Nr. 3 9 / 9 2 S . 6 9 8 -

- G V B l . L S A N r . 2 4 / 9 1 S , 2 8 6 -

5 . Landespersonalvertretungsgesetz Sachsen-Anhalt Verordnung liber die Laufbahn des Polizeivoll-

(PersVG LSA) v o m 10. Februar 1993 zugsdienstes des Landes Sachsen-Anhalt

- G V B l . L S A N r . 6 / 9 3 S . 5 6 - (PolLV LS A ) v o m 2 .D e z e m b e r 1992
- G V B l . L S A Nr. 4 8 / 9 2 S . 8 1 1 -

Verordnung tiber die Ausbildung u n d Prufung der
11. Verordnungen B e a m t e n fiir die L a u f b a h n d e s h o h e r e n Veterinar-

d i e n s t e s im L a n d S a c h s e n - A n h a l t

1. Verordnung zur Gestaltung der Laufbahnen im ( A P V O h o h V e t D ) v o m 29. J a n u a r 1993

La n d Sachsen-Anhalt (GestVO LSA| v o m 15. M a i - G V B l . L S A Nr. 3/ 9 3 S . 10 -

l 9 9 l

- G V B l . L S A N r . 9 / 9 1 S . 8 3 - Verordnung uber die Ausbildung un d Prufung der
B e a m t e n in d e n L a u f b a h n e n d e s fe u e r w eh r t e c h-

2. Verordnung iiber die Bewahrungsanforderungen nischen Dienstes (A P V O - F w ) v o m 3 . Februar
fur die Einstellung von Bewerbern aus der offent- l 9 9 3

lichen Verwaltung im Sinne der Anlage I Kapi- - G V B l . L S A N r . 5 / 9 3 S .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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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6. A빈토bild빈理gs- 린汎d pr竝了暇간gsord간린汎g fur Gerichts- //. Ver or dn un ge n
vollzieher im L a n d S a c h s e n - A n h a l t v o m 10. Fe -

b r u a r 1 9 9 3 1. Thuringer Verordnung tiber den erleichterten Auf-
- G V B l . L S A N r . 7 / 9 3 S . 7 9 - stieg von Beamten in die nachsth출her출 L출린를b출린理

im La n d Thuringen v o m 22. Oktober 1991 (GVBl.
17. Verordnung uber die Ausbildung und Prufung der S .587) - in Kraft seit d e m 15. N o v e m b e r 1991

B e a m t e n fur die L a u f b a h n d e s h諒h찰ren Dien ste s

a n w i s s e n s c h a f t l i c h e n B i b l i o t h e k e n d e s L a n d e s - Geltungsdauer verlangert bis 31. D e z e m b e r

Sachsen-Anhalt (APVOhohBiblD) v o m 28. Fe- l993 durch Verordnung zur Anderung der Thu-
b m a r 1 9 9 3 ringer Verordnung tiber den erleichterten Auf-
- G V B l . L S A Nr. 15/9 3 - stieg von Be am te n in die nachsthohere Lauf-

bahn im Land Th u hn g e n v o m 4 .Dezember 1992
18. Verordnung uber die Ausbildung u n d Pnifung fur (GVBl. S .593) - in Kraft seit d e m 23. D e z e m b e r

die Laufbahnen des ge ho be ne n vennessungs- l 9 9 2

technischen u n d des geh obe ne n kartographi-
schen Verwaltungsdienstes im Lan d Sachsen- 2 . Th心dnger Verordnung 心ber die Bewahrungsanfor-

Anhalt ( A P V O g e h v k D LSA ) v o m 22. M a r z 1993 derungen fur die Einstellung von Beamten aus d e m

- G V B l . L S A N r . 1 4 / 9 3 S . 1 5 3 - Beithttsgebiet in ein Beamtenverhaltnis (Thuringer
Bewahrungsanforderungsverordnung) v o m 2 . Fe-
bruar 1993 (GVBl. S . 173) - in Kraft seit d e m
10. M a r z 1 9 9 3

E . Thurlngen

F. Berlin (Ostfei!)
/. G e s e t z e

Drittes Gesetz iiber die Vereinheitlichung des Berliner
G e s e t z

d::r vorlaufigen Regelung des Beamten- Landes recht s v o m 19. D e z e m b e r 1991, G V B l . S . 2 9 4

r e c h t s Landes Thuringen (Beamtenrechtliches (Erstreckung des Landesbeamtenrechts a u f d e n O s t -

Vorschaltgesetz - BeamtVorschaltG) v o m 17. Juli teil Berlins mit Ma Bg ab en ; Uberg출린gsregelungen fur
1991 (GVBl. S . 217) - in Kraft seit d e m 23. Juli die Berutung in das Beamtenverhaltnis auf Probe im
l 9 9 l Hinblick auf die Bewahrungsanforderungen)

N u m m e r 4 4
.. .

Stand der Beamt ener nenn unge n in d e n ne ue n Bundeslandern *)
z u m 1 . J a n u a r 1 9 9 2 u n d z u m 1 . J a n u a r 1 9 9 3

1.Januar 1992 11. Januar 1993

A ) Brandenburg . . . . . 2 4 5 7 7 4 6 7

B ) Mecklenburg-
V o r p o m m e r n . . ... 5 3 o 8 6 o 4 2

C ) Sachsen . . . . . . . . . 2 495 | 16 100

D ) Sac hs en -A nh alt . . . 9 9 1 6 | 13889

E ) Thuringen . . . . . . . ca. 4 000 | 9 952

F ) Berlin (Ostteil) . . . . 275 | 4 349

Z u s a m m e n
. . . . . . . . . 24 451 | 57 799

"1 Aus d e m kommunalen Bereich liegen hinreichende Zahlen-
angaben z 2 .nicht v o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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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m m e r 4 5

Einsatz von Bundesbediensteten im R a h m e n der personellen Hilfe fur die Verwaltungen
i暇 d를暇 門출暇雪約 L讀暇 d출 m

- M e r k b l a t t - berucksichtigt, w e n n sie mindestens ein Jahr

(Stand 15. Februar 1993) gedauert hat u n d die Tatigkeit bis z u m 31. De-

zem be r 1994 bego nnen wird.
Der Auf- u n d A u s b a u der 출린entlichen Verwaltung in
d e n n e u e n Bundeslandern erfordert die engagierte b ) Reisekosten, Trennungsgeld

Mitarbeit von Angehorigen des offentlichen Dienstes

aus d e m bishehgen Bundesgebiet. Fiir einen solchen E s gelten die bestehenden Vorschriften des Bunde s

- vorubergehenden oder dauernden - Einsatz gel- z u m Reisekosten- u n d Trennungsgeldrecht:

t e n d i e n a c h s t e h e n d e n die ns tr ech tl ic he n R a h m e n b e -

dingungen. - Bei taglicher Ruckkehr z u m Wohn ort we r d en

als Trennungsgeld die Fahrkosten erstattet,

bzw. Wegstrecken- oder Mitnahmeentschadi-
g u n g gewahrt. Bei notwendiger Abwesenheit
vo n der W o h n u n g von m e h r als 11 Stunden

1 . B e a m t e
wird zusatzlich ein VerpflegungszuschuB v o r l

4 , - D M je Arbeitstag gewahrt.

1.1 A b o r d n u n g - Ansonsten wird Trennungsreise- bzw. Tren-

nungstagegeld einschl. Reisebeihilfe fur Heim -

he r r n im Be r ei c h d e r n e u e n L a n d e r k o m m t ein e

fahrten gewahrt; seit 1. April 1991 (zunachst
befristet bis 31. D e z e m b e r 1993): Reisebeihilfen

Abordnung durch den bisherigen D i e n s t h e r r n in f o r w諒c諒찰간計心긴찰 料 e 小a淸기찰기 b e i freier W a h l

B e t r a c h t . des Beforderungsmittels (5 5 a Trennungsgeld-

verordnung).

a) Besoldung u n d sonstige Leistungen
c) Bonus fur Beforderungen

- D e r a b o r d n e n d e Dienstherr zahlt die Di en s tb e -

zuge weiter. Eine schnellere Beforderung k a n n aufgrund einer
langerdauernden erfolgreichen Tatigkeit in d e n

- Hinzu k o m m t bei einer Ab or dn un g innerhalb n e u e n Landern unter W a h r u n g des Leistungsprin-

der Bundesverwaltung oder zu einer Landes- zips gerechtfertigt sein. Die gezeigte Einsatzbereit-

verwaltung z.Z .eine steuerfreie Aulwandsent- schaft ist als Vorteil gege料호ber Mitbewerbern mit

schddigung. gleicher Eignung zu werten.

Sie betragt bei Ab o rd n un g e n ab 1. Januar
l 9 9 3

Be s . G r. A l - A 9 1 1 0 0 - D M

B e s . G r . A 1 0 1 2 0 0 - D M 1.2 Versetzung

B e s . G r . A 1 1 1 3 0 0 - D M

Bei 출uf D출仙찰r 출理gelegter Tatigkeit bei ei간딘r Beh출rde
B e s . G r . A 1 2 1 4 0 0 , - D M

im Gebiet der ne ue n Lander k o m m t die Versetzung in
Be s .G r . A 1 3 u n d h 출her Betracht. Die Versetzung kann auch unter gleichzei-

so wi e B e s O B , C u . R 1 5 0 0 , - D M tiger Zusicherung der Ruckubernahme erfolgen; die
Erteilung einer solchen Zusicherung steht im pflicht-

D a s N a h e r e ist in d e m R u n d s c h r e i b e n d e s B M I g e m a B e n Ermessen des abgeb enden Dienstvorge-
v o m 26. N o v e m b e r 1992 geregelt. s e t z t e n .

Bei Ab or dn un ge n zu k o m m u n a l e n Diensther- a ] Besoldung u n d sonstige Leistungen

ren w e r d e n Aufwan dsents chadi gungen in ent-

sprechender Hohe, die die K o m m u n e n gewah- - Der Rechtsstand bleibt in vollem U m f a n g
ren, iiber d e n Pe r s o n a l k o s t e n z u s c h u B v o m gewahrt. Die Zweite Besoldungs-Ubergangs-

B u n d erstattet (s. u . Nr. 5). verordnung bestimmt, daR versetzte Beamt e

weiterhin volle Besoldung nach d e m Bundesbe-

- Bonus bei der ruhegehdltfahigen Dienstzeit: soldungsgesetz erhalten; bei Beforderung s t e -

Die Zeit der Verwend산汎g im Beitritts勞찰bi인 he n ihnen unverkurzt die Beziige aus d e m

wird doppelt als ruhegehaltfahige Dienstzeit Bclorderungsamt z 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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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 Weitergewahrung einer Verwendungsstel- 3 . P e n s i o n a r e

lenzulage nach 3 42 Abs. 3 Satz 2 B B e s G ist fur
N e u f a l l e a b 1 . J a n u a r 1 9 9 3 n u r n o c h fur d i e - In Betracht k o m m t die Verwe ndung im R a h m e n
Dauer der Abordnung und nicht me hr bei Ver- vo n Anstellungs- oder Beratervertrdgen.
setzung moglich.

- Die Regelungen iiber die Aulwandsentschadigung

- Die Regelung 竝ber 린ie 린團fwandsentsc八哀피i. sind unm it tel ba r a n w e n d b a r im R a h m e n d e r Be r g -

gung gilt auch fur Versetzungen mnerhalb der tervertrage mit d e m Bund, im ubrigen (mittelbar)

Bundesverwaltung; auCerhalb der Bundesver- im R a h m e n der Personalkostenerstattung an die

waltung: (s. u .Nr. 5). n e u e n Lancier un린 린en komm una len Bereich (vgl.
unter Nr. 5).

- A 狼 c h f竝r 친e流 Fall der Versetzung bestimmt die
- Eine Anrechnung des zusatzlichen Ei n k o m m e n s

Beamtenversorgungs-Ubergangsverordnung,
auf das Ruhegehalt erlolgt, soweit Versorgungsbe-

daB die Zeit der V e r w e n d u n g im Beitrittsgebiet
z호ge 만간d Verwendungsei料komm출料 린ie Hochst-

doppelt als ruhegehaltfahige Dienstzeit beruck-
grenze von 130 v .H . der ruhegehaltfahigen

sichtigt wird, w e n n sie ununterbrochen minde-
Dienstbezuge uberschreiten, n a c h d e n e n sich das

s t e n s ein Jahr gedauert hat un d Tatigkeit fnihe-
Ruhegehalt bemiBt. Zeiten als Arbeitnehmer un

stens 31. D e z e m b e r 1994 be go nn en wird.
출ff量犯린ichen Dienst werd출理 피긴die ruhegeh출u긴L
hige Di출理stzeit bis z만r狀 Hochstsatz vo駱 를5 v .H .

b ) Reisekosten, Trennungsgeld
angerechnet, so fe m sie ununterbrochen minde-

S o w e i t d i e b u n d e s r e c h t l i c h e n Vo r s c h r i f t en n a c h
s t e n s ein Jahr gedauert haben. Diese Regelungen
gelten fur Beschaftigungsverhaltnisse, die vor d e m

d e n Be st im mu ng e n des Einigungsvertrages auch
31. D e z e m b e r 1994 begnindet werden.

als L a n d e s r e c h t in d e n fiinf n e u e n L a n d e m

an w e nd b a r sind, gelteh die ob en dargestellten

Bedingungen entsprechend (s. Nr. l.l b).

K a n n nach Zusag e der Umzugskostenvergutung 4 . W o h n r a u m b e s c h a M u n奮

w e g e n Wo h n u n g s m a n g e l s oder personlicher Hin-

derungsgrunde nicht umg ezo ge n werden, wird Bei der Bescbalfung u n d Vermitttung vo n angemesse-
nach der Trennungsgeldverordnung f心r 린iese 료출u n e m W o h n r a u m soll d i e a u f n e h m e n d e Dienststelle

Trennungsgeld einschlieBlich Reisebeihilfe fiir uber den Rahmen dienstrechtlicher Regelungen hm-
Heimfahrten gewahrt. Wir d die Zusage der aus Hilfestellung leisten.
Umzugskostenvergutung nicht erteilt, w e r d e n

diese Leistungen ohn e zeitliche Begrenzung
erbr acht .

5 . Pers聾理識lkost출理z理sch출請e 娘燎d 출蘿der출r
c) Bonus fur Beforderungen F l n a n z b e d a r f

Die Ausfuhrungen unter Nr. 1.1 Buchstabe c gelten
entsprechend.

a ) Personalkostenzuschusse a n K o m m u n e n

D e r B u n d h a t a u c h im J a h i e 1 9 9 3 Mittel fur

d ) Aufstieg Personalkostenzuschusse an Landkreise, kreisfreie

Stadt출 니理d kreisangehorige Gemeind출流 빈.ii. z u r

D i e n e u e n L a n d e r h a b e n fur ih re n Be re i ch erleich- Verfiigung gestellt. Voraussetzung ist eine Abord-
t e r t e Regelungen iiber d e n Aufstieg eingefuhrt n u n g v o n wenigstens 6 Monaten, die Versetzung
(verkiirzte Einfuhrungszeit, Befahigungsfeststel- oder eine Neueinstellung v o n Be a mt e n bzw.
lung nicht durch LandespersonalausschuB, 惡o 理 1 A r b e i t n e h m e r n s o w i e P e n s i o n a r e n a u s d e m bishe-
d e r n d u r c h oberste Dienstbehorde). h g e n Bundesgebiet.

Im R a h m e n der die Personalkostenzuschusse

regelnden Richtlinie we r d en d e n K o m m u n e n die

Gehaltsdifferenz, Aufwandsentschadigung, Tren-
nungsgeld, Kosten einer notwendigen privaten

2 . A r b e i t n e h m e r
Krankenversicherung bei Wegfall der Beihilfe,
Zahlung des Arbeitgeberanteils an der Sozialversi-

Fiir die Ab o r dn u n g vo n Angestellten u n d Arbeitern cherung und weitere Nebenleistungen erstattet.

des offentlichen Dienstes gelten die obigen Ausfuh-
b ) Personalkostenzuschusse an Lan de r

rungen grundsatzlich entsprechend. Dies bethfft ins-
besondere die Rechtsstandswahrung bei der Vergii- D e r B u n d erstattet d e n n e u e n L a n d e r n furi n d e r e n

tung sowie die ob e n dargestellten Regelungen (iber Landesverwaltungen versetzte oder neu einge-
die Aufwandsentschadigung u n d die re;se- u n d t r e n . stellte fruhere B u n d e s b e d i e n s t e t e die Gehaltsdiffe-

n ungsgeldrechtlichen Leistungen. r e n z , Aufwandsentschadigung, Trennungsgeld
u n d weitere Nebenleistungen. Bei Abordnungen

Bei Versetzungen sind diesbezuglich Regelungen mit von Bundesbediensteten tragt der B u n d bis Ende
d e m ne ue n Arbeitgeber zu vereinbaren. 1 9 9 3 alle K o s t e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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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V e r f a h r e n b e l Personalhllfe Interessenten k초理服출理 uc h 린流출er A n g a b e konkreter

Einsatzwiinsche in Verbindung setzen niit:

a) F竝rdie Personalgewinnung fiir K o m m u n e n ist eine Staatskanzlei des Landes Brandenburg

zentrale Anlaufstelle fiir Bewerber u n d personal- H e i n r i c h - M a n n - A U e e 1 0 7

suchende Konununen eingerichtet worden: 0 - 1 5 6 1 P o t s d a m

St a a t sk a n z l ei d e s Freistaates S a c h s e n
G e m출 i料 s a m e Pe rs on al bo rs e d e s B u n d e s m i n i s t e r s

des I n n e m u n d der Bundesvereimgung der k o m -

munalen Spitzenverbande
B u n d e s h a u s Be rl i n staatskanzlei des Landes Mecklenburg-Vorpom-

A r c h i v s t r a B e 1

0 - 8 0 6 0 D r e s d e n

B u n d e s a l l e e 2 1 6 - 2 1 8 m 聲 m

1 0 0 0 Berlin 15 Schl oBst raBe 2 - 1

(TeL: 0 30-2 14 06-0/2 07/2 08) 0 - 2 7 5 0 S c h w e r i n

Staatskanzlei d e s L a n d e s Sa ch se n- An ha lt
b ) Ftir Be w e r bu n g e n bei Stellen in de n ne u e n Lan-

HegelstraBe 42
d e m hat es sich als zweckmaBig erwiesen, sich

0-301 0 M a g d e b u r g
린駱罰aittelb출를 b출i d출服 B聲h詠丁d출理 靈娘 bew e r b e n , zu

d e n e n d e r Interessent strebt. D i e n e u e n L a n d e r Zentraler Beauftragter fiir Personalgewinnung

s nBundesgebiet interessiert, die eine Befahi- fi‥r 린ie Thuringer Landesregierung

Thuringer Innenministehum, Referat 103/3
gung oder Berufserfahrung haben, die nur dort SchillerstraBe 2 7

e r w o r b e n w e r d e n k o n n t e . 0 - 5 0 8 5 Erf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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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한脚찰r 린
.

D e r B u n d e s m i n i s t e r d e r Justiz

4 0 1 2 / 4 - 0 - 2 5 0 0 0 7 / 9 2 묘母服理, d출恥 14. Fe b r u ar 1 9 9 2

H a u s r u f : 4 6 2 8

z b o - k - 1 8 0

Referat: R B 2

Referatsleiter: V R i L G Siegismund
Re fe re nt : S t A W i c k e m

A n d e n

H e r r n B u n d e s k a n z l e r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 u n d e s k a n z l e r a m t

5 3 0 0 B o n n 1

Bericht uber Hinrichtungen in der ehemaligen D D R aufgrund von Verurteilungen
zur Todesstrafe durch Gerichte der ehemaligen D D R

1 . A n l a B d e s B e r l c h t s wird voraussichtlich der v o m B M F u S angekundigte
zweite Teil des v o n dort in eigener Verantwortung

Die Press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hat in der
erstellten Berichts (vgl. 3 b ) nahere A n g a b e n enthal-

letzten Zeit in verstarktem U m f a n g 竝b출r H i流 元 c h h料 L
t e n .

g e n in der ehemaligen D D R berichtet. Insbesondere

ver前料entlichte die Bild-Zeitung bereits am 16. M a i
1990 eine erste Liste mit 58 in der ehemaligen D D R

hingerichteten Personen. A u c h in der Folgezeit wu r d e 3 . Grundlagen dieses Berlchts

weiter in der Presse tiber solche Hinnchtungen

berichtet. Die Bild-Zeitung v o m 10. August 1991 a ) Friihere Erkenntnisse

berichtete iiber d e n F u n d eines Massengrabes, das
Ur ne n vo n 62 Hmgerichteten enthielt. In seiner Aus- Hinrichtungen in der D D R sind bereits seit langem
ga b e Nr. 35 v o m 26. August 1991 stellte schlieBlich der bekannt. Beispielsweise haben schon am 4 .Septem-
S P I E G E L das T h e m a der Hinrichtungen in der ehe ma- ber 1950 der damalige Bundesnunister der Justiz,
ligen D D R umfassend dar (Anlage 1). Dr. Dehler, u n d der damalige Bundesnunister fiir

gesamtdeutsche Fragen, Jako b Kaiser, in einer
Diese Ver출料출ntlichungen haben AnlaB gegeb출理, wei-
tergehende Feststellungen zu diesen Hinrichtungen

sen, in denen in 32 Fallen die Todesstrafe verhangt

z u s a m m e n z u f a s s e n .
wurde, noch vor der am 4.No ve mb e r 1950 erfolgten
Vollstreckung offentlich Stellung g e n o m m e n (vgl.
Anlage 2).

2 . Gegenstand des vorllegenden Berlchts Auch in der Folgezeit wurde tiber die Verh출料gung 린er
Todesstrafe un d deren Vollstreckung m der ehemali-

Der vorliegende Bericht betrifft d e m g e m a B . e n t -

ge m e i n s a m e n Erklarung zu d e n Waldheimer Prozes-

zu treffen u n d diese in d e m vorliegenden Bericht

gen D D R behchtet. In einer Me ld un g der Siiddeut-

sprechend d e m Auftrag des Herrn Bundeskanzlers - schen Zeitung v o m 19. Dezember 1987, die vorrangig

Hinrichtungen aufgrund von Verurteilungen zu die Abschaffung der Todesstrafe in der ehemaligen

Todesstrafe durch die Gerichte der ehemaligen DDR , D D R betrifft, wurde beispielsweise ausgefuhrt:

da r u n t er a u c h 2 4 Falle a u s d e n W a l d h e i m e r P r o z e s s e n
,,Die Todesstrafe, deren Abschaffung z니를출駱l理l출理

(vgl. 6d). Z u weiteren Todesfallen, namlich mit der unterdessen abgewickelten allgemeinen

- Hinrichtungen aufgrund vo n Verurteilungen Amnestie fur Straftater angek竝流digt worden war, ist

durch die sowjetischen Militartribunale auf d e m s c h o n in d e n letzten z e h n J a h r e n in d e r D D R ni c h t

Gebiet der ehemaligen D D R ; m e h r verhangt worden. Insgesamt w a r sie, vor allem

in de n ersten Nachkriegsjahren in der Sowjetzone/
- Todesfallen v o n Inhaftierten; D D R - soweit bekannt - rund 220ma1 ausgespro-

- Tod esf al len a n d e r Berliner M a u e r u n d d e r inner- chen u n d auch vollstreckt worden. D a s geschah

de ut sc he n Grenze ; 122ma1 w e g e n nationalsozialistischer Gewaltver-

brechen, 77ma1 w e g e n Staatsverbrechen (Hochver-
- durch D D R - O r g a n e oh ne genchtliches Verfahren rat, Sabotage, Spionage, Diversion und Terror),

zu Tode gebrachte Personen, darunter knapp 40ma1 nach den Streiks und Auf-

- 7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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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en des Juni 1953. 22 Todesurteile g a b es nachvollziehbare Quellenangaben. Darin fehlen ins-

w e g e n Mordes ..." (Anlage 3). [Die Addition ergibt besondere die letzten Hinrichtungen.

allerdings 221 Einzelfalle.]
Pur den vorliegenden Bericht wurde n 157 als ge-
sich출피 巖理zuseh출린de Einz雲린逃辰 von Volls粒출를kung출蘿

durch einen (aufwendigen) Vergleich derverschiede-
b) Grundlagen dieses Behchts nen vorliegenden Aufstellungen, Einzelfallmitteilun-

gen un d vorhandenen Einzelfall-Dokumente ennittelt

D e r Bundesministe r fiir Familie u n d Senioren, A u B e n - (Anlage 23). Dabei muB, obwohl weitere Einzelfalle

stelle Berlin, ist bereits seit M a i 1990 mit der Eistel- nicht eindeutig in ihren Einzelheiten aus d e m vorhan-

lung eines Berichts (iber .Deutsche Opfer der stalini- denen Material ausgesondert werden konnen, ange-
stischen Ge w al t he r rs c ha f t - D i e T o t e n " befaBt. Di e- n o m m e n werden , d a B die Zahl der tatsachlichen Falle

ser Bericht soll die Grundlage fiir die A n w e n d u n g des wahrscheinlich hoher liegt (vgl. 6a).

Grabergesetzes auf die Opfer des Stalinismus im

Gebiet der ehemaligen D D R sein. Bisher liegen e r s t

eine Vorwegauswertung ,,Schnellubersicht: Hinrich- 4. Rechtsgrundlagen fur dle Verh詠朧guna 린er
tungen durch die DDR-Justiz" (Anlage 4) und der Todesstrafe 1n der ehemallgen D D R
e r s t e Teil des angekundigten Berichts vor (Anlage 5).
Der B M F u S hat mitgeteilt, den noch fehlenden Teil, In d e n J a h r e n 1 9 6 8 u n d 1 9 8 7 w u r d e in d e r D D R d a s

der auch weitere Erkenntnisse zu d e m bereits fertig- Strafgesetzbuch, soweit es die Todesstrafe bethfft,
gestellten ersten Teil enthalten soll, bis voraussicht- geandert. In der folgenden Darstellung wird daher
lich Mitte Februar 1992 vorzulegen.

言ein:
v e r s c h i e d e n e n Zeitabschnitte n z u beri chte n

D e r vorliegende Behcht beruht auf einer Auswertung

der genannten Arbeiten des BM Fu S , von Informatio-
n e n der Bundesanstalt fur gesamtdeutsche Aufg abe n
(Anlagen 6 bis 8), von Benchten der Landesjustizver- a) Zeitraum bis 1968

waltungen B a y e m (Anlage 9), Berlin (Anlage 10),
M e c k l e n b u r g - V o r p o m m e m (Anlage 11), Niedersach- In der D D R galt zunachst das (Reichs-)Strdfgesetz-

sen (Anlage 12), Sachsen (Anlage 13) u n d Sachsen- b u c h v o m 15. M a i 1871, d a s in m e h r e r e n Tatbestan-

Anhalt (Anlage 14) nebst den jeweils ubennittelten d e n a u c h die Todesstrafe vorsah, weiter. D i e Bestim-

Anlagen sowie auf einer Auswertung der durch JURIS m u n g e n iiber Hoch- un d Landesverrat waren durch

dokum출誰竝출淸출流 ver출料출理간ich린汎g출理 i릿 린er j린元간i- das Ko理를rollratsgesetz Nr. 11 v o m 30. J출理린출r l94출

s c h e n Fachliteratur. aufgehoben worden; sie wurden erst durch das Straf-
rechtserg출籠z린理gsges출tz der D D R v o m 11. Dezember

Originalvorgange konnten nur insoweit ausgewertet 1957 ersetzt. D a s D D R - , G e s e t z z u m Schu tze d e s
werden, als sie - beispielsweise d e n Schreiben der Fhedens" v o m 15. D e z e m b e r 1950 sah in einigen
Landesjustizverwaltungen Niedersachsen u n d Sach- b e s o n d e r s s c h w e r e n Falle n au sd n ic k li c h die T o d e s -

sen - als Anlagen beigefugt w a r e n . strafe als Strafandrohung vor. Insgesamt sahen in der

ehemaligen D D R 33 憲諒aftatbestande zunundest auch
die Verhangung der Todesstrafe v o r .

c) Derzeitiger Erkenntnisstand A u c h Artikel 6 Abs. 2 der DDR-Verfassung v o m

7 . Oktober 1949 w u r d e - entsprechend einer Ent-
Der derzeitige Eikenntnisstand gibt nur einen Aus- scheidung des Obersten Gehchts der D D R v o m 4 .O k -
schnitt aus d e m Ge sa mt ko mp le x wieder. Zwischen tobe r 1 9 5 0 - als s i n e n e b e n Z u c h t h a u s a u c h T o d e s -

d출籠 bekannt geword찰피enEi料zel要초llen, bei d출理출流 를초ne strafe androhende Strafbestimmung aufgefaBt un d
Hiniichtung der jeweils zu Todesstrafe Verurteilten zahlreichen Verurteilungen zugrunde gelegt. Dieser
als gesichert angesehen we r d en kann, u n d bekannt Artikel lautete:

gew or de ne n statistischen Zahlen klaffen z u m Teil
- i n s b e s o n d e r e fiir die ersten J a h r e - deutliche "(1) A U e Biirger sind vor d e m Gesetz gleichberech-

L u c k e n . tigt.

(2) Boykotthetze gegen demokratische Einiichtun-
D a s vorliegende statistische Material ist unvollstan-

g e n u n d Organisationen, Mordhetze g e g e n demokra-
dig: TeHweise wird liber Verurteilungen zur Todes-

strafe berichtet ohne Angabe, ob diese vollstreckt
tische Politiker, Bekundun g von Glaubens-, Rassen-,

v 諒IkerhaB, militansche Propaganda sowie Kriegs-
(DDR-Tenninus: .verwirklicht") oder ob die Todes-

hetze u n d alle sonstigen Handlungen, die sich g e g e n
strafe im G n a d e n w e g e in Freiheitsstrafe u m g e w a n -

die Gleichberechtigung richten, sind Verbrechen im
delt wu r d e - w a s in etlichen Fallen belegbar ist.
A n d e r e Statistiken betreffen n u r Einzelfalle, bei- Sinne des Strafgesetzbuches. Ausu bung demokrati-

scher Rechte im Sinne der Verfassung ist keine
spielsweise die w e g e n nationalsozialistischer Gewalt-

Boykotthetze.
taten Verurtei.lten (vgl. Anlage 15).

(3) ..." (Anlage 17)
Fur andere globale Zahlen, beispielsweise die am

14. Ma i 1981 im Generalanzeiger wiedergegebenen, Auf diese Best imm ung wu r d e in Emzelfallen eine
von Am n e s ty International ermittelten Zahlen (An- Verurteilung selbst dann gestiitzt, w e n n die Tat auch
lage 16) oder die in der oben zitierten M e l d u n g der nach d e m besonderen Teil des Strafgesetzbuches
Suddeutschen Zeitung (vgl. ob en 3.a), S . 3), fehlen strafbar ge w es e n ware. S o sind beispielsweise die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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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eptember 1952 in Dresden hingenchteten Mu ra s c) Zeitraum a b 1987

u n d Wilhelm ausweislich des in Ablichtung vorliegen-

den Urteils w e g e n Verbrechen nach Artikel 6 der Mit Wirk ung v o m 18. Juli 1987 w u r d e die Todesstrafe
DDR-Verfassung u n d der Kontrollratsdirektive Nr. 38 zunachst durch BeschluB des Staatsrates (DDR-GBl. I
verurteilt worden. Tatsachlich w a r beiden die T 를tung S . 192) u n d am 30. D e z e m b e r 1987 endgultig kraft
eines SED-Funktionars im R a h m e n einer Schlagerei, Gesetzes (DDR-GBl. I S . 301) abgeschafft, n a c h d e m
die sich aus alkoholbedingten verbalen Ausfallen sie bereits seit Mitt e 1 9 8 1 - so we it bisher b e k a n n t -

gegen die S E D entwickelt hatte, zur Last gelegt nicht me h r verhangt un d vollstreckt worden w a r .

wo rd e n (vgl. das bei Anlage 12 vorhandene Urteil des

Landgerichts in M초l라h출린sen/Thur. v o m 17. M a i 1952,

das im Jahr 1991 - einer Pressemeldung (Anlage 30)
5. v引紅출rrech린k린출 Be設친理訓理理g der Tode弱漆亂辰

zufolge - im W e g e der Kassation aufgehoben wurde,
u n d rechtsvergletchende Hlnwetse

weil sich die Beweise als manipuliert erwiesen
haben).

Eine internationale Ac h t u ng der Todesstrafe g a b es

SchlieBlich wurden, ub er w ie ge n d bei nationalsoziali- bis z u m J a h r e 1 9 8 3 nicht.

stischen Gewalttaten, Verurteilungen zu Todesstrafe
a) Der Internationale Pakt uber burgerliche u n d poli-

unmittelbar auf das Kontrollratsgesetz N u m m e r 10
tische Rechte v o m 19. De z e m b e r 1966 (BGBl. 1973

u n d die Kontrollratsdirektive N u m m e r 3 8 (Anla-
II S . 1533) - VN-Zivilpakt - , d e n die D D R a m

gen 18) gestiitzt.
8 . N o v e m b e r 1973 ratifiziert hat, stellt z w a r in

Artikel 6 Abs. 2 die Ve r ha n gu n g u n d Vollstreckung
v o n T o d e s u r t e i l e n u n t e r e i n e R e i h e v o n e i n s c h r a n -

b ) Zeitraum ab 1968 bis 1987 kenden Voraussetzungen, sagt damit implizit aber
auch, d a B die Todesstrafe nicht als mit d e m Sc hu tz

de r Me ns ch en re ch te , insbesondere d e m Re c h t auf
De r besondere Teil des a b 1968 geltenden D D R - S t G B Leben, unvereinbar angesehen wurde,
drohte bei 2 1 Delikten die Todesstrafe (jeweils alter-
nativ zur Freiheitsstrafe) an. Hier sind beispielsweise D a s ..Zweite Fakultativprotokoll v o m 15. D e z e m -

z u n e n n e n : ber 1989 z u m Internationalen Pakt iiber burger-
liche u n d politische Rechte zur Abschaffung der

- Planung u n d Durchfiihrung vo n Aggressionskhe- Todesstrafe" - ..Zweites Fakultativprotokoll" - ,
g e ; durch das (auf Initiative der Bundesrepublik hin)

einer gewandelten Rechtsauffassung zur Todes-
- besonders schwere Falle der Durchfuhrung v o l l

strafe Re ch nu n g getragen we rd en soll, hat die D D R
Aggressionsakten; am 16. August 1990 ratifiziert; in der Bundesrepu-

blik ist das Ratifiziemngsverfahren eingeleitet,
- Verbrechen ge ge n die Menschlichkeit, w e n n der

aber noch nicht abgeschlossen. D a s Protokoll laCt
Tater hiermit besonders schwere Folgen v e r u r -

A u s n a h m e n fur Militardelikte zu; e s ist a m 11. Juli
sachte;

1991 in Kraft getreten.

- unter d e n gleichen Voraussetzungen der Tatbe- b ) D a s Protokoll Nr. 6 v o m 28. April 1983 zur Konven-
stand des Kriegsverbrechens; tion z u m S c h u t z e d e r M e n s c h e n r e c h t e u n d G r u n d -

- b e s o n d e r s s c h w e r e Falle d e s Hochverrats , d e r freiheiten uber die Abschaffung der Todesstrafe
(BGBl. 1988 11 S . 662) - ,,Sechstes Zusatzproto-

Spionage, des landesverraterischen Treuebruchs,
koll" - ,das am 1.M a r z 1985 in Kraft getreten ist

w e n n dieser durch Ausliefemng oder Verrat
u n d vo n der Bundesrepublik am 5 . Juli 1989

geheimzuhaltender Nachrichten begangen
ratifiziert wu r d e, ko n n te v o n de r D D R nicht ratifi-

w u r d e ;
ziert warden; die D D R w a r nicht Mitglied des

- b e s o n d e r s s c h w e r e Falle d e s Terrors, d e r Dive rsio n Europarats u n d zahlte deshalb nicht zu d e n Ver-

(klassenfeindliche [Sabotage-jTatigkeit, die auf tragsstaaten der europaischen Menschenrechts-

die Schadigung der sozialistischen Staatsmacht, k o n v e n t i o n . D a s P r o t o k o l l laBt d i e T o d e s s t r a f e im

i n s b e s o n d e r e ihrer V o l k s w i r t s c h a f t o d e r Verteidi - Kriegsfalle zu.

gungskraft gerichtet war) u n d der Sabotage;

- in bestimmten besonder찰理 fallen der T凉業暇피g eines

c) Im westlichen Ausland ist die Todesstrafe weitge-

hend (zumindest d e facto; mit wenigen Au s n ah m e n

M e n s c h e n ; - insbesondere in den USA) abgeschafft. In West-
europa erfolgte 1977 die letzte Hinrichtung (in

- bei s c h w e r e n Militarverbrechen, w e n n die Ta t im Frankreich). Die Todesstrafe fur gewohnliche Ver-

Verteidigungsfall bega nge n wurde. brechen gibt es nur noch in Belgien, w o sie im
G n a d e n w e g e i m m e r in lebenslange Freiheitsstrafe

Bei Jugendlichen, Schwa ngere n oder Geisteskranken umgew andel t wird, u n d in Griechenland, w o seit
w a r die Todesstrafe unzulassig (S 60 Abs. 2 D D R - l壽72 ebenfalls regelmaBige U m w a n d l u n g erfolgt;
StGB). Sie durfte im ubrigen erst vollstreckt werden, in Belgien soll n u n m e h r die Todesstrafe auch
n a c h d e m d e m Staatsrat g e m a B Artikel 74 Abs. 2 der abgeschafft werden. 1n einigen Staaten (Italien,
Verfassung der D D R Gelegenheit geg ebe n warde n Spanien, Schweiz, GroBbritannien) ist die Todes-
w a r , uber ein Gn ad en ge su ch zu entscheiden (5 348 strafe n o c h fur m i l i t a h s c h e Straftaten b z w . Straf-

Abs. 1 DDR-S tPO) . taten im Kriege vorgesehen. Die Veranderunge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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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europa haben bisher zur Abschaffung der wa n de l t wu rd e; in 120 Fallen - u n d da mi t der

Todess trafe in R u m a n i e n , d e r T s c h e c h o s l o w a k e i Mehrzahl aller Palle - blieb die Frage der Vollstrek-
u n d Lfngarn gefuhrt. k u n g der Todesstrafe ungeklart. W u r d e m a n diese

Z a h l e n u m 4 in d e n J a h r e n 1 9 7 6 bis 1 9 8 1 na ch we is li ch
A n d e r e r s e i t s w i r d d i e T o d e s s t r a f e a u c h h e u t e n o c h

vollstreckte Todesurteile erganzen, so k a m e m a n auf
bei b e s t i m m t e n Deli kte n in 3 4 St aa te n d e r U S A ,

22 6 Verurteilungen zu Todesstrafe. Diese Zahl dart
teils sogar gegen Jugendliche, verhangt. Im Jahre

jedoch w e g e n der ungesicherten Ausgangsbasis t l u r

1987 sind in d e n U S A 25 M e n s c h e n hingenchtet
als grobe Schatzung mit einer Ungenauigkeit v o l l

wo r de n ; e t w a 2 0 0 0 sitzen derzeit in d e n Todeszel-
m i n d e s t e n s 1 0 % v e r s t a n d e n w e r d e n .

len (vgl. Anlage 29).

Die bisher namentlich festgestellten 157 Einzelfalle
Hervorzuheben ist die weitgehende Abschaffung

vollstreckter Todesurteile a u s d e n J a h r e n 1 9 5 0 bis
de r Todesstrafe in Lateinamerika, w o die A m e r i k a -

n i s c h e M e n s c h e n r e c h t s k o n v e n t i o n v o n 1 9 6 9 s c h o n
1981 (vgl. 3 d letzter Absatz, S .5 )wa r e n andererseits

u m die Zahl der Hinrichtungen aus d e n noch unauf-
eine (iber d e n VN-Zivilpakt hinausgehende Ein-

geklarten Jahren 1945 bis 1949 zu erganzen, in denen
schrankung der Todesstrafe enthalt; ein Protokoll

It. e i n e r v o n e i n e m Mi t a r b e i t e r d e s G e n e r a l s t a a t s a n -
v o m 8.Juni 1990 sieht die Abschaffung ahnlich wie

walts der D D R An를a料g 1991 veroffentlichten Statistik
in de n Zusatzprotokollen z u m VN-Zivilpakt u n d
z u r E M R K vo r .

(Anlage 15) aUein w e g e n NS-Verbrechen 4 1 Todes-

urteile ergangen sein sollen. A u c h im u b h g e n beste-

N a c h einer Ubersicht vo n Am ne st y I n t e r n a t i o n a l h e n A理h조릿료p니料kt출 d출f竝r, 린출路 bisher nicht 출lle F초lle

v o m September 1991 ist in 44 Landern die Todes- erfolgter Hinhchtungen bekannt ge w or d e n sind.

strafe ganz, in weiteren 16 L a n d e m fur gew출h料兆 -

ch e Straftaten u n d in 20 La nd er n d e facto (keine

Hinhchtung in d e n letzten zehn Jahren) abge-
b ) Aufschlusselung dieser F출犯e auf einzelne

schafft. In der Liste we rd e n 96 Staaten genannt, die
D e l i k t s b e r e i c h e

d i e T o d e s s t r a f e w e i t e r h i n a n w e n d e n .

d )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w u r d e die Eine exakte Aufschliisselung auf die hauptsachlichen
Todesstrafe durch Artikel 102 des Grundgesetzes Anwendungsbereiche der Todesstrafe, namlich
mit dessen Inkrafttreten am 24. M a i 1949 abge-
schafft. MaBgeblich dafiir w a r letztlich der MiB- - nationalsozialistische Gewalttaten,

b r a u c h d e r T o d e s s t r a f e w a h r e n d d e r N S - Z e i t .
- ,,Staatsverbrechen" ge ge n die D D R (Hochverrat,

Hinsichtlich der Art u n d Weise der Vollstreckung Sabotage, Spionage, Diversion u n d Terror) u n d

der Todesstrafe w a r die D D R als Vertragsstaat an
- allgemeine Schwerstknminalitat (insbesondere

das Verbot der Folter oder grausamer, unmensch-
Mord)

Ucher oder emie dnge nder Behandlung oder Strafe
im Sinne des Artikel 7 des VN-Zivilpakts gebun- ist derze린 籠icht moglich.
den. Die in der D D R v o r g e n o m m e n e n Vollstrek-

kungen, die bis 1967 durch d e n Strang (vgl. S .15), In d e n festgestellten Emzelfallen bis z u m Jahr 1967
d u r c h Guil lot ine u n d a b 1 9 6 8 d u r c h G e n i c k s c h u B liegt der vollstreckten Todesstrafe in de n meisten

erfolgten, durften, von Besonderheiten im Einzel- Fallen (vgl. die Liste der Staatsanwaltschaft Dresden

fall abgesehen, grundsatzlich diesem Verbot nicht 立be r die in Dresden hingerichteten Personen in
un t er f a ll e n . An la ge 13) ein Ver br ec hen n a c h Artikel 6 Abs. 2 der

DDR-Verfassung zugrunde, ohne daB sich daraus
konkrete Anhaltspunkte auf die einzelnen Delikts-

崙. verh崙理gmi할 v醫服 To린찰를設피e린찰恥 편린를출h G찰피ch諒 bereiche ziehen lassen. Als Beispiel k a n n der oben

d e r D D R unter 4 .a)(S. 7)dargestellte Fall der am 6 .September
1952 in Dresden hingerichteten M u r a s u n d Wilhelm

genannt werden. Die im Einzelfall angewe ndete n
a) Gesamtzahl der Verurteilungen zur Todesstrafe Straftatbestande erscheinen daher zur Abgrenzung

der Deliktsbereiche ungeeignet. Im ubiigen liegen
D i e G e s a m t z a h l d e r d u r c h Ge ri ch te d e r D D R in d e r nur in Ausnahmef초狀출n so konkrete A理gabe誰 초ber 린ie
Zeit von 1949 bis z u m Juli 1987 verhangten Todesstra- Tat vor, daB diese einem Deliktsbereich hatte zuge-
fen ka n n derzeit nicht zuverlassig ange gebe n werden. o r d n e t w e r d e n k 狂ne n .

Die in der oben zitierten Zeitungsmeldung der Sud-

deutschen Zeitung v o m 19. D e z e m b e r 1987 genannte Der 1991 veroffentlichten Statistik (Anlage 15) zufolge

Zahl von 220 Ver린린딘인년理gen zur Todesstrate ist m g . sollen insgesamt 127 Todesurteile w e g e n NS-Verbre-
lich . chen ergangen sein, die meisten (49) im Jahr 1950 u n d

d a s letzte im J a h r 19 76 .
Ei간찰 von 1945 bis 1975 gefuhrte - in sich rechnerisch

nicht stimmige, ungeklarte handschriftliche Ergan- Die oben (vgl. 6 a,S . 11) angesprochene Statistik der
zungen enthaltende u n d mit anderen Quellen nicht Bundesanstalt fiir gesamtdeutsche Aufgaben weist
zur D e c k u n g zu bringende - Statistik der Bundesan- darauf hin, da B gut die Halfte aller Todesurteile
stalt fiir gesamtdeutsche Aufgaben (Anlage 8) v e r - w e g e n NS-Verbrechen, etwa ein Dhttel w e g e n
zeichnet 222 verhangte Todesstrafen. Da na c h wu r d en ,,Staatsverbrechen" und die verbleibenden gut 10 %
6 0 dieser Urteile vollstreckt, w a h r e n d in 4 2 Fallen die

Todesstrafe im Gn a d en w e g e in Freiheitsstrafe umge-
w e g e n allgemeiner Kriminalitat ergangen sind. Diese
Zahlen konnen wegen dcr zahlreichen Ungenau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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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en des vo rh an de ne n Zahlenmaterials jedoch nicht d e n DDR -B eh or de n zur weiteren Verb uBun g der v o l l

als gesichert angesehen werden. den sowjetischen Militartribunalen verhangten Stra-
fen und weitere 3 432 Getangene zur Aburteilung
w e g e n ihrer Tatigkeit wa h re n d der NS-Zeit iiber-

c) Beg ni nd un g der Ve rh an gu ng der Todesstrafe im geben.

Einzelfall
D i e s e 3 4 3 2 P e r s o n e n w u r d e n - s o w e i t sie n i c h t z u v o r

verstorben (88), geistesschwach (2) oder w e g e n infek-
Zur Beurteilung der Frage, ob die in der ehemaligen tioser Erkrankungen verhandlungsunfahig (73) w 출 -

D D R verh초料gten Tode출린피출逃출 린料abh초龍gig v o l l
ren - im S o m m e r 1950 v o n eigens zu diesem Z w e c k

grundsatzlichen Be d e n k e n ge g e n die Todesstrafe aus als besonders zuverlassig beurteilten DDR-Rich-
rechtsstaatlichen Anspruchen ge mi g en w u r d e n u n d t e m gebildeten 20 S t r a f k a m m e m des L G Chemnitz in
im allgemeinen angem essen begrundet wurden, 竝berwiegend nicht諒ff출流린ichen, regelm초愚ig n u r e t w a

reicht d a s v o r h a n d e n e M a t e r i a l b e i w e i t e m ni c h t
20 Minuten d a u e m d e n u n d alle prozessualen Regeln

miBachtenden ,,Hauptverhand1ungen" abgeurteilt.

E b e n s o w e n i g ist bisher geklart, o b die V e r h a n g u n g Dabei wu r d en insgesamt 32 Todesurteile verhangt,

vo n Todesstrafen im Einzelfall oder regelmaBig auf von denen 6 spater - ob auf Rechtsmittel der Ange-

politischer Em f l u B n a h me oder We is un g - v g l . hierzu klagten oder im Gn a de n we g e , 1st unklai - in lebens-

u n t e r 10. - b e r u h t e . langes Zuchthaus u m g e w a n d e l t wurden. Z w e i wei-
tere dieser Verurteilten starbe n v o r d e m H i n h c h -

Zur Abfassung der Urteilsgrunde k a n n folgendes tungstemun am 4 . N o v e m b e r 1950, an d e m die v e r -

angemerkt warden: bl ei be nd e n 24 Pe r so n e n (von d e n e n bisher 23 n a m e n t -

D e m B M J liegen n u r a u s 4 St r a f v e r f a h r en d i e schrift- lich festgestellt werden konnten) durch den Strang

lichen Urteilsgrunde in Ablichtung vor (vgl. die in getotet wurden. Naheres hierzu k a n n d e n vorliegen-

Anlage 19 als Beispiel beigefugten Urteile des d e n Ve r心ffentlichungen e n t n o m m e n we r d en (Anla-

Bezirksgerichts Leipzig u n d des Obersten Gerichts in g e n 20). Ei n e m inzwischen bekannt gew or de nen

der Strafsache ge g e n E .Zahradnik; im ubrigen mu Bt e SED-intemen Behcht ist zu entnehmen, daB einige

auf die Beifiigung der Urteile zu d e n Anlagen w e g e n der beteiligten Staatsanwalte u n d Richter Zweifel an

ihres U m f a n g s verzichtet werden). Drei dieser Urteile der Richtigkeit der diesen Verurteilungen zugrunde-

zeichnen sich durch detaillierte Feststellungen z u m liegenden Protokolle erhoben hatten.

W e r d e g a n g der Angeklagten u n d durch eine e r s t a u n -
in der Bundesrepublik sind die Waldheimer Urteile

lich ausfiihrliche Beg ru nd un g der verhangten Strafe vo n Anf an g an als rechtsstaatlichen Anspruchen nicht
aus. Anhaltspunkte dafur, daB die beteiligten Richter ge n ug e n d u n d daher nichtig angesehen worden.
o d e r d e r S t a a t s a n w a l t in d i e s e n F a l l e n e i n e R e c h t s -

b e u g u n g b e g a n g e n h a b e n 辰출nnten, sind diesen U린ei- Neuesten Pressemeldungen (Anlage 20 f) zufolge

len nach wohl zutreffender Auffassung der zustandi- w u r d e i n z w i s c h e n ein erster a n d i e s e n Urteilen betei-

gen Staatsanwaltschaft Leipzig nicht zu entnehmen. ligter, heute 76 Jahre alter Richter w e g e n Verdachts
der Rechtsbeugung, des Totschlags u n d des Mo rd es

Inwieweit die in d e n Urteilsgrunden getroffenen Fest- verhaftet; auBerdem wird ge ge n weitere 10 iiberle-
stellungen z u m der Verurteilung zugrundeliegenden bende, an den Prozessen beteiligte Richter, Staatsan-
Tathergang der Wahrheit entsprachen oder auf mani- w a l t e u n d Sch諒打奮理 출rmittelt.

pulierten Beweismitteln, erzwungenen wahrheitswid-
h g e n Gestandmssen oder falschen Zeugenaussagen
beruhten, k a n n tndes nicht beurteilt werden.

7. U m w a n d l u n g v o n Todesurtellen
Die Suddeutsche Zeitung benchtete in ihrer Ausgabe In Zuchthausstrafen im Gn a d en w e g e
v o m 21. Januar 1992 (Anlage 30) daruber, da C - im

Fall des vierten vorliegenden Urteils - die im Jahre Bereits d e n oben unter Nr. 6 wiedergegebenen Zahlen
1952 hingerichteten Muras un d Wilhelm (siehe oben ist zu entnehmen, daC eine gnadenweise U m w a n d -

zweismittel verurteilt worden seien und 1991 im lung von Todesstrafen in lebenslange oder zeitige
Zuchthausstrafen in min de st ens 4 2 Fallen, v o n d e n e n

R a h m e n eines Kassationsverfahrens, das aufgrund

von An ga be n eines nun meh r aussagebereiten Zeu- E s spricht einiges dafiir, daB die tatsachliche Zahl
g e n eingeleitet wo rd e n sei, nachtraglich freigespro- dieser Begnadigungsfalle hoher liegt.
c h e n w u r d e n . Di es e s Urteil a u s d e m J a h r e 1 9 5 2 ist

durch politische Ausfuhrungen un d ein d r a k o n i s c h e s

StrafmaB gepragt. 騷. Vollstr출출k設理g 甘o理 T출린출尊設피를犯출服

a) Ort der Vollstreckung der Todesstrafe
d ) Exkurs: Die Wa l d h e i m e r Prozesse

A丁小惡간g 1950 loste die sowjetische Militarverwalt니理g
wu r d e n, soweit bisher bekannt, in einer zentralen

lager in Bautzen, Buchenwald u n d Sachsenhausen statte b e f a n d sich

Hinhchtungsstelle vollstreckt. Diese Hinrichtungs-

auf. W a h r e n d 6 4 9 d e r Inte rnie rten im G e w a h r s a m

sowjetischer Beh출rd출料 verblieben und 15 038 Gefan- - spatestens ab M a r z 1950 - fur de n Zeitraum davor

gen e entlassen wurden, w u r d e n 10 513 Gefangene liegen bisher keine Erkenntnisse vor - bis E n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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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 i 1 9 5 2 in d e r Strafanstalt Frankfurt/Oder, Col- Die Vollstrec辰ung wurde 출년sgelost durch ein ,,Ver-

legienstraBe. A u B e r d e m wu rd e n am 4 .N o v e m b e r wirklichungsersuchen" des verurteilenden Gerichts
1952 in Wa l d h e i m 24 Hinrichtungen vorgenom- a n d e n Leiter der Haftanstalt; darin w u r d e die Rechts-

men. Hinweise auf weitere Vollstreckungen in der kraft des Urteils bescheinigt (Anlage 22a). Anschlie-
Haftanstalt Torgau fanden bisher keine Bestati-
g u n g . Vollstreckung von Todesurteilen allein zustandige

Bend beauftragte (Anlagen 22 b)un d 27 d )der fur die

Ge n e ra l s t aa t s an w a l t d e n M m i s t e r d e s I n n e m , d e r
- 출l seinerseits gegenuber d e m Leiter der Haftanstalt

c l:hungshaftvoUzugsansta1t I in Dresden, Georg- Leipzig schiiftlich die VoUstreckung anordnete (An-
Bar-Str출麗출 ,린理d lage 22 c). Dieser stellte das Vollstreckungskom-

m a n d o zu sa mm en . De r Verurteilte w u r d e in-der Regel
- ab Juli 1960 bis zur Aufh ebun g der Todesstrafe im

S o m m e r 1 9 8 7 in e i n e m v e r h e i m l i c h t e n N e b e n t r a k t
am fnihen Morgen des Hinrichtungstages durch ein
Konunando des M f S z u m Hinrichtungsort, seit Juli

der Strafvollzugsanstalt in Leipzig, Alfred-Kast-
1960 d e m Sondertrakt der Strafvollzugsanstalt Leip-

ner-StraBe. So we i t bisher bekannt, fan d dort die
zig, gebracht un d dort d e m Hinrichtungskommando

letzte Hinrichtung 1981 statt.
ubergeben, Dieses fuhrte den Verurteilten in A n w e -
senheit der oben genannten Personen in d e n Hinhch-
tungsraum. Dort trat von hinten der Vollstreckende an

b ) Art u n d Weise des Vollzugs der Todesstrafe
d e n Vcrurteilten h e r a n u n d s c h o B d i e s e m a u s na ch st e r

N a h e mit einer Pistole P 38 mit SchaUdampfer in d e n

Hinterkopf.
Ab ge s eh e n von d e n 24 am 4 . N o v e m b e r 1950 in
Waldheim durch den Strang vorgenommene n Hin- D a n a c h stellte d e r a n w e s e n d e Ar z t d e n T o d d e s

richtungen w u r d e n bis z u m J a h r 1967 alle Hiniichtun- Hingerictiteten fest. Daruber wurde ein Vollstrek-
g e n mit einer Guillotine (DDR-Terminus: .Pall- kungsprotokoll erstellt (Anlagen 22 d u n d 27 e). In den
schwertmaschine") vorg enom men. Der Ablauf der Totenschein (Anlagen 22 e u n d 27 f)w u r d e als Todes-
Vollstreckung, die Teilnehmer u n d die ubrigen Ein- ursache entw eder ,,Schade1basisfraktur" oder ,,Herz-
zelheiten wa re n in einer Dienstanweisung Nr. 44/54 Kreislauf-Versagen" eingetragen. Die standesamt-
des Chefs der Dt. Volkspolizei (DVP) v o m 28. August liche Sterbeuikunde (Anlage 22 h ) w u r d e in weit
1954 und einer Anweisung des stellvertretenden entfernten Stadten ausgestellt. De r Leichnam w u r d e
Chefs der D V P v o m 11. Oktober 1963 festgelegt. Diese zu einem Krema tonum gebracht un d dort als ,,Anato-
D o k u m e n t e liegen d e m B M J nicht v o r . mi el e ic h e " erfaBt. D i e U r n e m i t d e r A s c h e w u r d e in

d e n J a h r e n bis 1 9 6 1 au f d e m D r e s d e n e r F h e d h o f in
A b d e m 1. Juli 1968 wu r d en die Vollstreckungen einem Sammelgrab beerdigt. Die Asche der in Leipzig
entsprechend einer . G e m e i n s a m e n Anw eis un g uber Hingerichteten w u r d e da ge ge n nicht beerdigt, 諒o 料 1

die Vollstreckung der Todesstrafe " des Ministers des dern auf der Wiese eines Fnedhofes ausgestreut oder
Innern, de s Generalstaatsanwalts u n d de s Ministers

gar mit den Sandvorraten eines Baustoffwerkes v e r -

smmen Danach war die Todesstrafe durch einen m i s c h t .

unerwarteten Nah sc hu B in d e n Hinterkopf vorzuneh-
men. A n der ,,Durchfuhrung der Vollstreckung" hat-
t e n t e i l z u n e h m e n : d ) Zeitpunkt cler Vollstreckung

- der v o m Generalstaatsanwalt beauftragte Staats- soweit hierzu Feststellungen moglich sind, fallt auf,
anwalt,

daB die Todesstrafe in einigen Fallen bereits wenig e

- der zustandige Arzt, der auch d e n T o d des Verur- Tage nach ihrer Verhangung vollstreckt wurde. So
sind d e r a m 3 . M a r z 1 9 5 4 verurteilte P . R e b e n s t o c k

teilten festzustellen hatte,
bereits a m 5 .M a r z 1 9 5 4 u n d d e r a m 7 .D e z e m b e r 1 9 7 9

- bei Verfahren, die du rc h Untersuchungsorgane verurteilte G . Trebeljahr bereits am 10. D e z e m b e r

d e s M f S b e a r b e i t e t wa r d en waren, ggfls. e u l 1979 hingerichtet worden. In weiteren drei Fallen

Beauftragter des MfS, lassen sich Hinrichtungen innerhalb einer W o c h e
燎출를h 린e m Urteil, in weiter출理 8 F출犯e理 理och i流理를rhalb

- der Leiter der Vollstreckungseinnchtung un d eines Mo理識출s feststell출간. Hierz狀 g출h출r출理 출狀ch die
beiden letzten Hingehchteten, die w e g e n Spionage

- die mit der Vollstreckung Beauftragten. verurteilten W .B a u m a n n ("De r rote General") - Hin-

richtung nach 9 T a g e n am 18. Juli 1980 - u n d

Dr. W .Teske - Hinrichtung 15 Tage nach d e m Urteil
a m 2 6 . J u n i 1 9 8 1 .

c) Det Ablauf des Vollstreckungsverfahrens

Die Vollstreckung der Todesstrafe setzte nach der

genannten Gemein same n Anweisung ein rechtskraf- el Entwicklung der Zahl der Hingehchteten

tiges Urteil eines Gerichts der D D R , eine ablehnende

Gnadenentscheidung des Vorsitzenden des Staatsrats In de n ersten Jahren nach d e m zweiten Weltkrieg hat
der D D R u n d d a s Fe h l en bestimmter, die Vollstrek- es zunachst bis zu 29 Hinrichtungen im Jahr (1950)
紅ung hindemder Grunde voraus (z. B . Schwanger- gegeben. N a c h einem zweiten Ho he p un k t im Jahr
schaft). 1955 (21 Hingehchtete) sank die Zahl d a n n t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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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Hingehchtete 1956 auf 0 Hinrichtungen in den
J a h r e n 1 9 5 7 bi s 1 9 5 9 . A b 1 9 6 0 s c h w a n k t e sie b i s z u m

;urden 1975 noch 를it%는7n und inden Jahren a) Verheimlichung der Hinrichtungen

11. B e s o n d e r h e i t e n

1976, 1979, 1980 u n d 1981 je ein M e n s c h hingerichtet.
Seitdem habe n sich bis zur Abschaffung der Todes- Entsprechend der gemeinsamen Anweisung v o m Juni

strafe im Juli 1987 keine Hinrichtungen me hr feststel- 1968 (Anlage 21) wa re n alle an der Vollstreckung der

len lassen (vgl. Anlage 23 - Aufstellung der Hinrich- Todesstrafe Beteiligten zu strengstem Stillschweigen

tungen). verpflichtet u n d alle in diesem Z u s a m m e n h a n g zu
fertigenden D o k u m e n t e als streng gehei m zu behan-
deln. D i e T o t e n s c h e i n e li eC en d i e w a h r e T o d e s u r s a -

c h e nicht erkennen , so n de r n lauteten auf Scha del ba-

f) Geschlecht un d Altersstruktur der Hingenchteten sisbruch oder Herz-Kreislauf-Versagen. Uber d e n

Transport des Verurteilten z u m Hinrichtungsort

Unter d e n 157 feststellbaren Hingerichteten w a r e n
w a r e n keine Aufzeichnungen zu fertigen. A u c h bei

3 Frauen: E . Darn am 3 . Oktober 1953, S . Kriiger der Einascherung u n d der standesamtlichen Regi-

- z u s a m m e n mit ihrem E h e m a n n B . Kruger - am strierung des Todesfalles w u r d e auf strengste Ver-

14. September 1955 u n d E .H . Barczatis am 23. No - schwiegenheit geachtet. Die Vollstreckung der
v e m b e r 1955. Todesstrafe w a r d e m Verteidiger u n d d e n nachsten

Angehorigen des Hingerichteten mitzuteilen; eine
Bei 119 der 157 Hingerichteten hat sich das Alter z u m Mitteilung iiber den Verbleib der Urne oder deren
Zeitpunkt der Hinhchtung ermitteln lassen. Derjung- Herausgabe erfolgte nicht.
ste Hingehchtete (W. Hildach, 15. April 1971) w a r

19 Jahre 8 Monate, der alteste (P. Feustel, 18. M a r z

1973) 73 Jahre 8 Mo na t e alt. Schwerpunkte liegen in
言DR im Einzelfall auf Todesstrafe lautende Urteile

d e n Altersgruppen der 25 bis unter 30 Jahre alten (24) ver초料출料간icht word출料. A u c h soll u b e r e i n z e l n e F초lle

s o w i e d e r 3 0 bis u n t e r 3 5 J a h r e u n d d e r 4 0 bis u n t e r 料entlich ber ich te t w o r d e n sein. A m t l i c h e Z a h l e n

45 Jahre alten (jeweils 19) Hingerichteten. Naheres ist uber Todesurteile oder Hinhchtu料ge理 wu r d e n indes-

m e n .

z u e n t n e h - s e n n i c h t ver호料entlicht.

In ei ne m Fall ist bekannt, daB der Hingerichtete

(Baumann) ausdrucklich daru m gebeten hatte, v o n

einer Bena chhc hti gung seiner Tochter iiber die v e r .

10 . P o l i t i s c h e E i n l l u B n a h m e a u f S l r a S v c r l a h r e n hangte Todesstrafe abzusehen.

Griinde fiir die betriebene Geheimhaltung sind nicht
N a c h d e m in der ehemaligen D D R herrschenden bekannt. Hieruber k心理汎출찰 料린r spekuliert werde린. Die
Staatsverstandnis w a r die Justiz nicht als u n a b h a n - A n g a b e einer falschen Todesursache in d e m Toten-
gige Staatsgewalt ausgebildet. Vielmehr verstand sie schein u n d die Verschleierung des Todesortes k a m e n
sich als vollziehendes O r g a n der herrschenden Arbei- indes - ohne daB dies das maBgebliche Motiv ge we -
terklasse, die vo n der S E D gefuhrt wurde. D e m sen sein m a g - d e n zu vermutenden Gefuhlen der
출理tsprach es, 피a路 친ie F호hrer der S E D auf Gehchtsent- Angehorigen des Hingerichteten entgegen.
scheidungen EinfluB n a h m e n u n d die Richter ihre
Entscheidungen politisch zu rechtfertigen hatten (vgl.

die Ausfuhrungen des damaligen DDR-Justizmini-
sters Dr. Kurt Wunsche, Anlage 25). b) Manipulierte 린출ffentlichkeit " d e r

Hauptverhandlung
Gerade in Strafverfahren vo n politischem Gewicht,
z.B .w e g e n Spionage, war es deshalb ublich, daB der Es liegen Dokumente vor, die belegen, daB die 인출f-
vorgesehene Strafantrag des Sitzungsvertreters der fe n tl i ch k ei t " in S t r a f v e r f a h r e n a u s b e s o n d e r s d a f u r

S t a a t s a n w a l t s c h a f t z u n a c h s t d e m Z e n t r a l k o m i t e e d e r
abkommandierten Polizeiangehorigen oder Bethebs-

S E D berichtet (vgl. Anlage 27 a) und von diesem delegationen bestand. Diese wu r d en eigens fur diesen
genehmigt werden muBte. Die Abteilung ,,Staat1. Z w e c k angefordert (vgl. Anlagen 20 a), 26).
O r g a n e " des SED-Zentralkomitees erarbeitete daraus

ei피출 Vorlage fur 친출料 Staatsratsvorsitz출料den, der den

Vorschlag genehmigte oder auch abanderte. Auf
T o d e s s t r a f e lautende Antrage w a r e r (nach Au ss a ge c) Fehlerhafte Behandlung vo n Gnadengesuchen?

ei理es f r u h e r e n Militarstaats출料walts in e i n e m n o c h

anhangigen Ermittlungsverfahren) zuvor grundsatz- Die in letzter Zeit durchgefu린rten Ermittlungen hab출料
lich v o n d e m Staatsratsvorsitzenden zu genehmigen. ergeben, da0 in de n Fallen Trebeljahr, B a u m a n n u n d
D e m B M J liegen zwei derartige Vorlagen vor, in Dr. Teske Gnad eng esu che d e m Staatsratsvorsitzen-
de ne n W .(Jlbricht handschriftlich auf lange Freiheits- de n zumindest nicht aul d e m vorgesehenen Dienst-
strafe lautende Vorsc hlage in Todesstrafe abanderte w e g vorgelegt wo rd en sind (Anlage 28). Derzeit k a n n
(Anlagen 26). Die von diesen Anderungen betroffenen indes - ohne daB dafiir konkrete Anhaltspunkte
H.-D. Kogel u n d J.Wie bac h wu r d en am 21. Juni 1955 vorliegen - nicht ausgeschlossen werden, daB der
b z w . 24 . J u n i 1 9 5 5 z u r T o d e s s t r a f e verurteilt u n d a m M i n i s t e r fur Staat ssich erhei t M i e l k e d i e G n a d e n a n -

29. Juni 1955 bzw. 14. September 1955 hingerich- trage d e m Staatsratsvorsitzenden Honecker mundlich
tet. vorgetragen hat (vgl. Anlag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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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Hinrlchtungen als Gegenstand 11. S c h r e i b e n d e s Minislers fur Justiz, B u n d e s - u n d

staatsanwaltschaftltcher Ermittlungen Europaangelegenheiten des Landes Mecklen-
burg-Vor pommern v o m 27. N o v e m b e r 1991

D e n vorliegenden Berichten der Landesjustizverwal- 12 . S c h r e i b e n d e s N i e d e r s a c h s i s c h e n J u s t i z m i n i s t e -

tungen der Lander Berlin, Mecklenburg-Vorpom- riums v o m 6 . u n d 12. Se p t em b e r 1991
me r n , S a c h s e n u n d Sac hse n- Anh alt ist zu e n t n e h m e n ,

daB sich die staatsanwaltschaftlichen Ermittlungen 13. S c h r e i b e n d e s S a c h s i s c h e n S t a a t s m i n i s t e h u m s

zunachst darauf beschrankten, zu iiberprufen, o b de n der Justiz v o m 22. August 1991 u n d 1.N o v e m b e r

bekannt gewordenen Hinrichtungen rechtskraftige l 9 9 l

Todesurteile zugrunde liegen. 14. S c h r e i b e n d e s Mi n i s te r i u ms d e r Justiz d e s L a n d e s

S a c h s e n - A n h a l t v o m 9 . O k t o b e r 1 9 9 1
Bei der Arbeitsgruppe Regierungskriminalitat der
Staatsanwaltschatt bei d e m K a m m e r g e h c h t Berlin 15. Aufsatz v o n Dr. G . W i e l a n d in N J 1991, S .49ff.
(vgl. Anlage 10) we rd e n inzwischen im Z u s a m m e n -
h a n g mit d e n Hinhchtungen Trebeljahr, B a u m a n n 16. Ausschnitt aus d e m Generalanzeiger v o m 14. M a i

u n d Dr. T e s k e drei Ermittl린간gsverfahren get초h피 .

l 9 8 l

Gegenstand der Ennittlungen ist die Frage, ob die 17. Artikel 6 der DDR-Verfassung v o m 7. Oktober
Todesurteile mit d e m Ergebnis der Hauptverhandlun- l 9 4 9

ge n vor d e m Obersten Gericht der D D R vereinbar
w a r e n u n d o b d i e s e m d e r we se n tl ic h e Tatsachenstoff 18. Kontrollratsgesetz N u m m e r 10 u n d Kontrollrats-

vollstandig unterbreitet wo r d en ist. Dabei geht es direktiv e N u m m e r 3 8

auch um einen moglichen Eingriff Mielkes in das
Begnadigungsverfahren (siehe ob en unter lle)). Im

ubrigen sind einzelne einschlagige Ermittlungsver- B a n d 2 :

f a h r e n b e i d e n S t a a t s a n w a l t s c h a f t e n F u l d a u n d D r e s -

de n anhangig oder zu erwarten (vgl. Anlagen 12, 13). 19. Todesurtei1e v o m l 6 . Se p te m be r 19 7 1 u n d 20. 0 k -
SchlieGlich sind die Waldheimer Prozesse Gegen - tober 1971 in der Strafsache ge ge n E . Zahrad-
stand von Ermittlungen, die vor wenigen T a g e n z l l r n i k

verhaftung eines fniheren Richters fuhrten (vgl.

Anlage 20 f)). 20. Ver출린entlichungen zu d e n Waldheimer Prozes-

a ) Fricke, Deutschland-Archiv 1980, S . 1172 ff.;

b ) Fricke, N J 1991, S .209f.;
Hinweis: Nachfolgende Anlagen sind nicht

abgedruckt c) Beckert, N J 1991, S .301f.;

d ) Otto, N J 1991, S .355 ff.;
An l ag e n

e ) Archivmaterial in N J 1991, S .392ff.;

B a n d 1 : f) Pressemeldungen aus der S호린린t. Zeitung v o r n

16./17. u n d 21. J a n u a r 1 9 9 2

1. Bencht des S P I E G E L v o m 26. August 1991
21. Gemei nsame Anweisung uber die Vollstreckung

2 . G e m e i n s a m e Erklarung des Bundesministers der v o n T o d e s u r t e i l e n v o m J u n i 1 9 6 8

Justiz, Dr. T h o m a s Dehler, u n d de s Bu n de s mi n i - 22. Muster fur einzelne Vollstreckungsdokumente;
sters bur gesamtdeutsche Fragen, Jakob Kaiser, (soweit nicht anders angegeben, d e n Fall

::7T September 1950 zu d e n Waldheimer Pro- Dr. Teske betreffend)

a) 1.Seite des Todesurteils u n d Verwirklichungs-

3 . M e l d u n g der Suddeutschen Zeitung v o m 19. De- e r s u c h e n

z e m b e r 1 9 8 7 b ) Vollstreckungsauftrag des D D R - G S t A

4 . S c h n e l l u b e r s i c h t d e s B M F u S c) Vollstreckungsanordnung des M d l

d ) Vollstreckungsprotokoll
5 . Erster Teil d e s Ber ic ht s d e s B M F u S

e) Totenschein (betr. Elli Barczatis)

6 . Schreiben der Bundesanstalt fur gesamtdeutsche f) Ubergabe d e s T o t e n s c h e i n s

Aufgabe n v o m 22. August 1991
g ) Freigabe zur Feuerbestattung (betr. Elli Barc-

7 . Schreiben der Bundesanstalt fur gesamtdeutsche zatis)

A u f g a b e n v o m 27. Aug ust 1991 h | St e rb e ur k un d e

8 . Schreiben der Bundesanstalt fur gesamtdeutsche 23. Aufstellung der feststellbaren Hinrichtungen
A u f g a b e n v o m 9 . S e p t e m b e r 1991

24. Altersstruktur der Hingerichteten

9 . Schreiben des Bayerischen Staatsministeriums 25. Dr. Kurt W u n s c h e in N J 1970, S . 3 3
der Justiz v o m 6 . S e p t e m b e r 1991

10. Schreiben der Senatsverwaltung fur Justiz des Strafantrages an d e n SED-Vorsitzenden W . Ul-
26. Vorlagen zur Genehmigung eines vorgesehenen

Landes Berlin v o m 13. September 1991 bricht v o m 13. u n d 14. Ju n i 1 9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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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D o k u m e n t e zu eine m Einzelfall (Fehrmann):

a ) Bericht D D R - G S t A a n das Z K der S E D v o m

7.September 1961

b ) Todesurteil (1. Seite)

c) Ablehnung des Gnadengesuchs

d ) Vollstreckungsauftrag

÷:÷÷..÷..:;;.....:.
H w m n U t M U

O b e r s t e s Ge ii ch t M u u s t e r i u m d e r J u s t i z

d e r d e 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P l e n u m -

Aufgaben der Gerichte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r Verwirklichung der Beschlusse des XI. Parteitages der S E D

I. - Auspr agung der sozialistischen Demokratie durch
Einbeziehung der Werktatigen in die genchtliche

Die Beschlusse des XI. Parteitages mit ihren
Tatigkeit, insbesondere die Erh oh ung der Rolle der

anspruchsvollen Zielen u n d W e g e n zur Fortsetzung sch출料en und der Mitglieder der gese狼scha라竝chen
der bewahrten Innen- u n d AuBenpolitik z u m W o h l e Gerichte;
des Volkes u n d zur Erhaltung des Fhedens sind

verbinctlicbe Grundlage fw die Tdtigkeit aller - Beitrag zur Entwicklung sozialistischer Verhal-
Geiichte. Sie sind d e n Rich tem , Sekretaren u n d Mit- tensweisen, zur Erh oh ung der Geborgenheit der
arbeitern de r Ge h c h t e , d e n Schoffen sowi e d e n Mit- Biirger sowie zur Festigung ihres Vertrauensver-

gliedem der gesellschaftlichen Gerichte Richtschitw haltnisses z u r Partei d e r A r b e i t e r k l a s s e u n d z m l l

린res H a n d e l n s u n d M a B s t a b f竝r 친ie Qualitat ihrer sozialistischen Staat; be so nd er s sind de r Sch ut z

A r b e i t . des Lebens, der Gesundheit, des pers諒服lichen

Eigentums sowie die Garantien fur die Realisie-
Die Wertschatzung der Arbeit der Justizorgane, die rung ihrer Rechte weiter auszubauen;
der Parteitag z u m Ausdruck brachte, ist fur alle

Mitarbeiter eine h o h e Verpflichtung, die Beschl竝sse - Forder娘릿g der sozialistischen Pers출流lichkeitse理t-

mit ganzer Kraft u n d hoher Einsatzbereitschaft u m z u - wicklung Jugendlicher un d die Gestaltung soziali-

setzen. Dabei gibt der BeschluB des Sekretanats des stischer Pamilienbeziehungen.
Ze n t r a lk o m i t e es v o m 24. O k t o b e r 1 9 8 4 z u m Bericht

Die Erfullung der den Gerichten ubertragenen Aufga-
der Kreisleitung der S E D An na be rg aktuelle Ohentie-

b e n setzt eine zielgerichtete Leitungstatigkeit unter
r u n g e n .

der Fuhr ung der Grundorganisation der S E D v o r a u s .

Schwerpunkte der gehchtlichen Tatigkeit sind: Sie hat sich auf Schwerpunkte zu konzentneren un d
zu gewahrleisten, daB auf allen Gebieten der gericht-

- Unterstutzung der auBenpolitischen Ziele u n d lichen Tatigkeit eine hohe politisch-juhstische Quali-
M a C n a h m e n von Partei u n d Regierung mit den tat der Arbeit gesichert wird. D a s erfordert, d e n
Mitteln d e s sozialistischen Rechts; d e m o k r a t i s c h e n Ze nt r al i sm u s strikt du rc h zu se t ze n.

- M a B n a h m e n zur allseitigen Starkung der Arbeiter- Dabei ist die Eigenverantwortung der Gerichte in d e n
e i n z e l n e n E b e n e n z u starken.

un d - B a ue m - M a c ht u n d zur Gewahrleistung des

zuverlassigen Schutzes der sozialistischen Staats- Die verantwortungsbewuBte Ha n dh a bu n g von Recht
u n d Gesellschaftsordnung, vor allem der s t a a t -

lichen Sicherheit d e r D D R s o w i e d e r offentlichen tigen, Aufgeschlossenheit u n d Konsequenz im U m -
Ordnung; gang mit den Menschen gehoren dabei z u m Beruts-

e t h o s d e r R i c h t e r u n s e r e s L a n d e s u n d b e s t u n m e n d i e
- Unterstutzung der 출辰onomischen Strategie der

A r b e i t s w e i s e d e r Mi t a r b e i t e r d e r Ge r i ch t e .
Partei d e r Arbeiterklass e im Interesse eines h o h e n

Wirtschaftswachstums, u m die Einheit v o n Wirt- Die Gerichte haben ihre Tatigkeit in die gesellschaft-
schafts- u n d Sozialpolitik kontinuierlich fortzufuh- liche Entwicklung des Terntonurns einzuordnen. Sie
ren, den Leistungswillen der Werktatigen z u for- h출b찰理 z狀r Gewahrleist인간g 린출r Fahr니릿g간詠ugk출u 린출r
d e r n u n d vol ks wir ts ch aft li ch e V e r l u s t e z u v e r h i n - leitenden Parteiorgane beizutragen u n d das Zus am -
dern: m e n w i r k e n mit d e n Staats-, Justiz- u n d Sicherheits-

- 726 .



Deutscher Bundestag - IZ.Wahlperiode D r u c k s a c h e 1 2 / 6 8 5 4

organen zu gewahrleisten. Mit d e n gesellschaftlichen Rechtsprechung un d starkt das Vertrauen der
Organisationen, besonders d e n Gewerkschaften u n d Burger z u m sozialistischen Staat un d zu seinen
der F D J ist en g zusammenzuarbeiten. Gerichten. Das Rechtsmittelverfahren m u B ge-

wahrleisten, d a B alle materiellen u n d prozessua-
A 暇fmerksam u n d sorgfaltig ha be n die Genchte alle

gesellschaftlichen Krafte, Kollektive und Biirger zu len Nonnen hchtig angewandt und fehlerhafte

unterstutzen, die sich fur die Verwirklichung v o r l
Entscheidungen korngiert werden.

Recht un d Gesetz, von Ordnung un d Sicherheit ein- 2. Die Leitung der Rechtsprechung erfolgt als Ver-
s e t z e n .

fassungsauftrag durch das Oberste Geiicht und im
GroBe Bedeutung erlangt die rechtserzieherische un d jeweiligenTerntorium durch die Bezirksgerichte.

rechtspropagandistische Tatigkeit der Gehchte. Sie Eine effektive Leitung der Rechtsprechung
ha t n o c h starker die Einheit v o n Pflichten u n d R e c h t e n bedingt die konsequente Durchsetzung des Phn-

zu verdeutlichen u n d beizutragen, das Treueverhal- zips des demokratischen Zentralismus bei W a h -

ten zur sozialistischen Hei料Lit, die F출rder린流g des rung der Eigenverantwortung der Gerichte fur

Leistungswillens der Werktatigen sowie eine soziali- ihre Entscheid린料gen.Dievom Pl출誰편m, Prasidium

stische Lebensweise auszupragen. und den Kollegien des Obersten Gerichts sowie
die in gemeinsamen Standpunkten gegebenen

Fiir die Gehchte der D D R ergeben sich aus d e m
Orientierungen sind voll durchzusetzen. Die Kon-

XI. Parteitag folgende Aufgaben:
trolle der Umsetzung dieser Doku ment e ist wirk-
s a m a u s z u b a u e n .

II. Die Leitung der Rechtsprechung hat sich v o r

allem auf die inhaltlichen Schwerpunkte gericht-
1. Die Haupttatigkeit der Gehchte ist die Rechtspre- licher Tatigkeit zu konzentrieren.

chung. Diese ist Ausubung sozialistischer Staats-
mach t mit spezifischen Mitteln u n d dient d e m Daraus ergeben sich insbesondere folgende Auf-

Schutz des Staates u n d der Rechte seiner Burger gaben:

sowie der Verwirklichung der Menschenrechte.
Sie erfolgt nach d e m Grundsatz, daB alle Burger

- die Einheitlichkeit der Rechtsprechung zu

vor d e m Gesetz gleich sind. Ihre Qualitat ist
gewahrleisten;

entsprechend den v o m Parteitag formulierten - die Rechtsprechung zu analysieren un d
Aufgabe n zur Durchsetzung der Gesetzlichkeit SchluBfolgerunge理를urdie L출간릿理gstatigkeit zu
만린d Rechtssicherheit z빈출rh출h출料. J e d e E丁린schei-

ziehen;
du n g m u C politisch durchdacht, gesetzlich richtig,
iiberzeugend be g r un d e t u n d gesellschaftlich - verbindliche Orientierungen zur A n w e n d u n g
w i r k s a m sein. d e r G e s e t z e u n d a n d e r e n Re c h t s v o r s c h h f t e n

fiir die Spruchpraxis zu geben;
D a s erfordert, die Eigenverantwortung der G e -

richte fiir die Bearbeitung u n d Entscheidung der - die Mitwirkung gesellschaftlicher Kr츠간찰 diffe-
Verfahren z빈찰rh출h출料. 加및jeder Phase des gericht- renziert unter Benicksichtigung einer effekti-
lichen V e r f a h r e n s ist au f die strikte Gesetzlichkeit v e n u n d er zi e he r is c h w i r k s a m e n Du r c h f i i h -

der Verfahrensdurchfuhrung zu achten. Im rung des Verfahrens zu gestalten;
besonderen M a B e gilt d출를 fM die Er ff料狀流g des
Hauptverfahrens in Strafsachen. Beweise sind - die Rechtsprechung der gesellschaftlichen

sorgfaltig zu erheben u n d zu wurdigen. Da s Recht G e h c h t e anzul eiten u n d

auf Verteidigung ist umfassend zu gewahrleisten.
Im Strafverfahren hat das Ge h c ht zu garantieren, - g e g e n im Z u s a m m e n h a n g mit Gerichtsverfah-

daB jeder Schuldige zur Verantwortung gezogen, ren festgestellten Verst출麗출琉 geg출琉 die soziali-

aber kein Unschuldiger bestraft wird. stische Rechtsordnung mit d e n gesetzlich
iibertragenen Befugnissen, insbesondere der

Bei der Durchfuhrung der Strafverfahren ist hin- Gehchtskritik, vorzugehen sowie mit Hinwei-
sichtlich der Strafzumessung weiterhin von den sen u n d Empfehlungen zur Beseitigung v 출 理

bewahrten Grundsatzen der Individualisierung Ursachen un d begunstigenden Bedingungen
u n d Differenzierung auszugehen. Die konse- v o n Straftaten u n d a n d e r e n R e c h t s v e r l e t z u n -

quenfe A n w e n d u n g des Strafrechts ist besonders g e n beizutragen.
gegenuber solchen Tdtern zu gewahrleisten, die
d/e staattiche Sicherheit u n d ollentliche O r d n u n g 3 . Die Unterst竝출zung der 호流理출料1 만琉d auBenpoliti-

gefii加工den, die mit ihren Handlun를출기 피ie Bev凉J. schen Zielstellungen vo n Partei u n d Regierung,

kerung beunruhigen, die sicb out Kosten des der zuverlassige Schutz dersozialistischen Staats-

sozialistiscben Staates oder der Burger berei- u n d Rechtsordnung, der Errungenschaften des

chern, die parasitar leben, die unbelehrbar u n d Volkes u n d des friedlichen Lebens der Burger

nicht gewillt sind, die elementarsten Regeln des ge ge n jeden Angriff u n d unter allen Lagebedin-
Z u s a m m e n l e b e n s z u erfulfen. g u n g e n ist ein Klassenauftrag an die Gerichte auf

allen Rechtsgebieten.
D a s N i v e a u d e r A r b e i t d e r R e c h t s m i t t e l s e n a t e ist

z 만 erhohen. Die Ubeiprufbarkeit gerichtlicher
Entscheidungen durch ein Gericht zweiter Instanz
ist e i n e G a r a n t i e sozialis tischer G e s e t z l i c h k e i t

u n d Gerechtigkeit, dient der Einheitlichkeit der

Durch ihre Rechtsprechung ha be n sie im en ge n
Z u s a m m e n w i r k e n mi t d e n a n d e r e n Justiz- u n d

Sicherheitsorganen einen wirksamen Beitrag zu
leisten, die M a c h t de r Arbeiter u n d Bauern,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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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veranitat der D D R , ihre territoriale Integritat, ch un g sind auf de n wirksamen Schutz des sozia-
d i e U n v e r l e t z l i c h k e i t d e r G r e n z e n u n d T r a n s i t - listischen Eigentum s u n d der Volkswirtschaft mit

w e g e zuverlassig zu schutzen sowie die Sicherheit allen rechtlichen Mitteln z u k o n z e n t h e r e n . D i e

in unserem La n d e zu gewahrleisten. Jede F o r m Gerichte h a b e n einen w i r k s a m e n Beitrag im

derjuristischen Aggression ist strikt zuruckzuwei- K a m p f ge ge n Havahen, Br초理de, Storunge料 der

sen. Allen subversiven Anghffen ge g e n die v e r - Produktion, MiBwirtschaft, Ver ge ud ung u n d Ent-

fassungsmaBigen Grundlagen unseres Staates ist w e n d u n g sozialistischen Eigentums sowie andere
entschieden zu begegnen. Versuche, die offent- knminelle Han dl un gen u n d sonstige Rechtsver-
liche O r d n u n g zu untergraben u n d d e n realen letzungen zu leisten, die Schade n u n d Verluste

Sozialismus u n d seine Errungenschaften zu diffa- 출m Volksvermogen verursache라.

mieren, sind energisch zu unterbinden. D e m Ha n-

deln engagie린er Biirger zur Durchsetzung v o r l
Die Schadenswiedergutmachung ist nachhaltig
du rc hz us et ze n. J e d e m T a t e r mi i ss e n die z u

Gesetzlichkeit, O r d n u n g u n d Sicherheit ist Schutz
년기d u피출출rsto출z만피g z暇geb출理 .

Unrecht erlangten Vorteile konsequent entzogen
werden. Die Realisierung der d e m sozialistischen

1m R a h m e n ihrer Zustandigkeit h a b e n die Eigentum zustehenden Forder린간gen ist ziigig zu
Gerichte einen Beitrag zur Erftillung der auCen- sichern. Der Schutz der Volkswirtschaft erlangt im
wirtschaftlichen Aufg abe n zu leisten. Sie ha be n Bereich der Schlusseltechnologien z u n e h m e n d e
mit ihrer Rechtsprechung die Recht찰 친er B心rger Bedeutung. Hier k o m m t es vor allem auch auf die
u n d Betriebe geg찰汎6ber Verpflichteten im Aus- sthkte Gewahrleistung des Geheimnisschutzes
land strikt zu gewahrleisten u n d darauf hinzuwir- 친린 .

ken, da B sie ihre Rechte gegeniiber Personen u n d

Institutionen in anderen Staaten in vollstandiger Im Z u s a m m e n h a n g mit der Entwicklung u n d

訂bereinstimmung mit den Gesetzen und anderen A n w e n d u n g der Schlusseltechnologien wa ch se n

Rechtsvorschhften der D D R ausiiben u n d geltend die Anforderungen an die Risikobereitschaft. Die

m a c h e n . D i e R e c h t e v o n A u s l a n d e r n in d e r D D R Rechtsprechung m u B sichern, da B die U b e r n a h m e

sind auf der Grundlage der Rechtsordnung der eines vertretbaren Risikos gef를丁dert wird 빈간d
nicht zu Na c h t e i l e n fur d e n Ve r an t w or t l ic h e n

D D R zu gewahrleisten. Verf ahre n mit Auslander-
fu h r t.

beteiligung sind unter Wa hr u ng der Interessen
der D D R u n d ihrer Burger ztigig u n d konzenthert Durc h die Rechtsprechung u n d ihre sonstige
durchzufuhren. Die gewissenhafte Erfiill린料g 핀er Tatigkeit ha be n die Gerichte zur Realisierung der
in Rechtshilfe- u n d Konsularvertragen enthalte- 詠konomischen Strategie die Kombinate u n d
n e n Verpflichtungen ist ein Beitrag der Gerichte Betriebe zu unterstutzen, d a s Arbeitsrecht n o c h
zur Starkung des internationalen Ansehens u n d wirksamer als Leitungsinstrument zu nutzen, ins-
d e r Autoritat u n s e r e s sozialistischen Staates. besondere zur Durchsetzung des Grundsatzes der

E i n h e i t v o n P f l i c h t e n u n d R e c h t e n d e r W e r k t a t i -
4 . Die v o m XI. Parteitag beschlossenen zehn

Schwerp릿간kte der okonomischen Strategie stel- gen, des Leistungspnnzips, der sozialistischen

len hohe Anforderungen an die Gehchte. Ihre Rationalisierung, der sozialistischen Arbeitsdis-

Tatigkeit ist auf die Herausbildung u n d Festigung ziplin u n d der Sicherung der Rechte der Ge -

einer bew린燎ten Einste犯린汎g zur schopfehschen werkschaften. Fur die langfristige u n d v o r a u s -

u n d verantwortungsvollen Arbeit aller Werktati- schauende Vorbereitung der Werktatigen auf die

gen zu richten. Die Gerichte haben das Recht so wach &en den Anforderungen ha b e n der wissen-

anzuwenden, daB damit Schaden vorgebeugt schaftlich-technische Fortschhtt, vor allem die

w i r d u n d o k o n o m i s c h e R e s e r v e n er s c hl o s s e料w e r -
Entwicklung der Schlusseltechnologien, b e s o n -

den. Jede Entscheidung m u B unter strikter Beach- dere Bedeutung.

tung der volkswirtschaftlichen Zu s a mm e n ha n g e D i e N e u e r e r - u n d P a t e n t v e r f a h r e n s i n d m i t d e m

u n d Auswir kungen ergehen. Ziel durchzufuhren, da13 davo n Impulse insbeson-

Die Gerichte h a b e n auf der Gr un d la g e des dere fur die Rationalisierung, Modernisierung

ge m e i ns a m e n Do ku me nt es der zentralen Justiz- u n d Effektivierung der Produktion sowie fur Fort-

organe zur Verwirklichung der okonomischen schritte in der Material- u n d Energie호ko理omie

Strategic ausgehen. Auf die Ub er wi nd un g alter d e m Schop-
fertum der Werktatigen entgegenstehenden

- dazu beizutragen, dafl die Arbeits- u n d Pio- H e m m n i s s e ist konsequent hinzuwirken.
duktionssicherheit erhoht, die technologist-he
Disziplin gefestigt, das gesellschaftliche Ar- Die Rechtsprechung hat die Verwirklichung des

beitsvermogen voll ge간犯출zt 만汎d die Qualitat W o h n u n g s b a u p r o g r a m m s als Kernstuck der So-

der Erzeugnisse verbessert werden; zialpolitik z빈f詠rdern. Bei begriindeten G친r출恥tie-
anspruchen der Burger aus de n Versorgungsbe-

- d e n Kollektiven der Werktatigen zu helfen, ziehungen mit Handels- u n d Dienstleistungsein-
d e n K a m p f u m vorbildliche Ordnung, Disziplin richtungen h a b e n die Gerichte EinfluB auf die
u n d Sicherheit zielstrebig zu organisieren; Verbesserung der Qualitat der W a r e n u n d Lei-

- d e n Leistungswillen der Werktatigen u n d die
stungen zu n e h m e n . Die erziehehsche Einwir-

weitere Verbesserung der Arbeits- u n d Le- kung auf die Biirger zur Erfu兆ung 린er d e m sozia-

b출간惡bedi간g暇約gen zu fordern. listischen Eigentum zustehenden Zahlungsan-
spriiche, insbesondere des Mietpreises u n d ande-

Die Hauptanstrengungen bei der Unterstutzung rer selbstverstandlicher Zahlungsverpflichtun-

der 諒konomisc린찰理 조출rategie d빈r를粒 die Rechtspre- geii, ist welter zu erho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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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Die sozialistische Gesellschaftsordnung garan- Die A n w e n d u n g des Strafrechts hat der Pers詠汎 -

tiert die Durchsetzung von Recht un d Gesetzlich- lichkeitsentwicklung Jugendlicher u n d ihrem
keit u n d e i n e h o h e Re c ht s s ic h e rh e i t als k o s t b a r e Hineinwachsen in die gesellschaftliche Verant-
Errungenschaften u n d Werte des Sozialismus. Die wortung zu dienen. Die prozessualen Regelungen

auszurichten, einen wi r k sa m e n Beitrag zur Ent-
fur die Gestaltung des Strafverfahrens gegenuber
Jugendlichen - insbesondere im Hinblick auf die

wicklung sozialistischer Verhaltensweisen, z u r Einbeziehung der Erziehungsberechtigten u n d
Erhohung des Wohtbefindens u n d der Geborgen- anderer Erziehungstrager - sind konsequent zu
heit der Burgersowie zur Festigung ihres Vertrau- ber心cksicht'gen. E s sind die vorgesehenen Ma C -
ensverhaltnisses zu r Partei d e r Arbeiterklasse u n d n a h m e n d e r strafrechtlichen Verantwor tlichkeit

z u m so z i al i s t is c h e n S t a a t z u leisten. B e s o n d e r s noch differenzierter anzuwenden un d die gesell-
sind das Leben, die Gesundheit u n d das pers心nli- schaftlichen Potenzen fur die Erziehung jugend-
che Eigentum der Biirger zu schutzen sowie die licher Straftater, insbesondere im Z u s a m m e n -

G ar출科u출料 fur die Realisier린汎g ihrer Rechte weiter h a n g mit Strafen ohne Freiheitsentzug, voll 출린寡 -

auszubauen. Energisch sind Straftaten zu be- zuschopfen. Bei der Feststellung un d Verwirk-
諒凉刷릿和린 die das friedliche Leben der Burger lichung der strafrechtlichen Verantwortlichkeit
stbren, wie Gewalttatigkeiten, Einbruche in W o h - Jugendlicher ha be n die Gerichte d e n entwick-
nu n g e n u n d anderen Raumlichkeiten, Rowd ytum , lungsbedingten Besonderheiten verstarkte Be-
Sexualstraftaten u . a . achtung zu schenken.

Soweit Straftater aus vorangegangenen Bestra- In Ehescheidungsverfahren, vor allem in de ne n

fungen heine Lehren ziehen un d hartnackig Kinder betroffen sind, sind die Aussohnungsbe-

erneut Straftaten begehen, habe n die Genchte m u h u n g e n zu verstarken, w e n n fur die Fortset-

nachhaltig M a B n a h m e n der strafrechtlichen Ver- zung der Ehe noch Voraussetzungen bestehen.

antwortlichkeit a n w w e n d e n u n d d a b e i deutlich D i e s e V e r f a h r e n erfordern einschlieBlich d e r Ent-

zu m a c h e n , d a B e s z u m S c h u t z d e r so zi a li s ti s ch en scheidungen tiber das Erziehungsrecht u n d d e n

Gesellschaft u n d ihrer Burger notwendig ist, in
Unte rhal t b e s o n d e r e A u f m e r k s a m k e i t . D i e erzie-

den erforderlichen Fallen strenge Strafen a u s z u -
herische E i n f l u B n a h m e d e s Gerichts hat bei E h e -

sprechen. scheidungen au c h zu sichern, d a B die Rechte u n d

Pflichten der geschiedenen Ehegatten ihren Kin-

Besondere Bedeutung erlangt der Schutz der dern gegeniiber verantwortungsbewuBt wahrge-

Rechte der durch Straftaten Geschadigter. Diesen n o m m e n werden. Die Fragen, die sich aus der

9gUchkeiten sowie durch eine enge Zusam-
Verbindung von Berufstatigkeit u n d Mutterschaft

bei der Erziehung der Kinder ergeben, sind im

menarbeit mit anderen Or ga n en (z. B .Staatliche
Z u s a m m e n w i r k e n d e r G e r i c h t e m i t d출理 출rtlichen

Versicherung) unburokratisch zu helfen. Die Volksvertretungen u n d ihren Organen, d e n

Gerichte ha be n entsprech출料d ihre피 Moglichkei- Betrieben un d Einhchtungen im Territorium bes-

ten die Leistungsbereitschaft der Burger, ihr akti-
s e r z u lo s e n.

benso wie die gewissenhafte Erfullung ihrer
Aufgaben setzt eine zielgehchtete Leitungstatig-
keit voraus. In ihrem Mittelpunkt steht:

zu fordern. D a z u gehort die Sicher린料g der u n u n -

. die Erhohung der Qualitat der Rechtsprechung
einem notwendigen Arbeitsplatzwechsel als Aus- u n d ihrer Wirksamkeit,

Burger vor spekulativen Ubervorteilungen in d e n - die Arb ei t mi t d e n K a d e r n u n d die E n t w i c k -

lung eines den hohen Arbeitsanforderungen

Pflichten im gesellschaftlichen Z u s a m m e n l e b e n

terbrochenen Beschaftigung der Werktatigen bei

d r u c k d e s G r u n d r e c h t s auf Arbeit, der Schut z de r

Burger-Burger-Beziehungen u n d die Sicherung
einer konsequenten u n d zugigen Vollstreckung gerecht we rd en de n Arbeitskollektivs,

gerichtlich festgestellter Anspruche, die von d e n
- die Sicherung einer ho he n Qualitat der Arbeit

Verpflichteten freiwillig nicht erfullt werden.
mit d찰간 sch출計en, mit d출料 gesellsch출간hche理

D i e G e r i c h t e h a b e n d a z u in a l l e n V e r f a h r e n d i e Gerichten und der Einbeziehung Werktatiger
in gerichtliche Verfahren,

7 . D i e Erfullung der den Gerichten ubertragenen

rechtlichen Regelungen des Straf- u n d Zivilpro-

zeBrechts gewissenhaft zu beachten u n d bei voller . d i e 출ffentlichkeitsarbeit,
Sicherung der Rechte der ProzeBbeteiligten

d린了chzufiihren. Durch eine burgcrnahe, uberze릿 - - die Erhohung des Niveaus der Arbeitsorgani-
gende u n d kulturvolle Gerichtspraxis ist die Auto- sation, Informationstatigkeit u n d der analyti-
h t a t u n d d a s A n s e h e n d e r G e r i c h t e w e i t e r z u s c h e n A r b e i t u n d

h e b e n .

- die Verbesserung der Arbeit mit Eingaben,

6 . Die Genchte ha be n mit ihrer Rechtsprechung die - die Erfullung der Aufgaben auf d e m Gebiet
Durchsetzung der Ziele der sozialistischen der Haushaltswirtschaft unter Beachtung des
Jugendpolitik u n d die Entwicklung sozialistischer Prinzips der strengsten Sparsamkeit.
Familienbeziehungen zu fordern. Sie ha be n die

를9ing und Selbsterziehung junger Menschen Die Ergebnisse u n d Leistungen jedes Gerichts
ha ng en wesentlich von der Tatigkeit seines

w i r k s a m z u u n t e r s t u t z e n . Direktors ab. Seine Rolle im LeitungsprozeC b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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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Verwirklichung des demokratischen Zentra- zentrale u n d bezirkliche Qualifizierung der Juri-
li료刷us ist z u erh前h슨라

. sten und die eigenverantwortliche Weiterbildung
ist eine wesentliche Voraussetzung fiir die Erfiil-

Besonderes A u g e n m e r k ist der Tatigkeit der lung der d e n Gerichten ubertragenen Aufgaben.
Kreisgerichtsdirektoren zu widmen. MaBstab der Sie m u B auf die systematische Vertiefung u n d
Arbeit sind die in der Dokumentation .Fuhrungs- Eme니출r만간g 린es gesellschaftspolitisch출料, 諒ko料o-
beispiel Kreisgencht Furstenwalde" enthaltenen mischen u n d fachspezifischen Wissens u n d die
Anforderungen. Erhohung des Bildungs- un d Kultumiveaus

8. Die Vervollkommnung des demokratischen Zen- gehchtet sein.

tralismus als Aufgabe u n d M e t h o d e der Leitung Die Wirksamkeit der Arbeit der mittleren juhsti-
der Gerichte erfordert die unabdingbare Durch- sch딘流 K a d e r ist w e i t e r z린 출rh출h출理 니n d ihr출

setzung zentraler Richtlinien u n d Beschlusse, Verantwortung fur die Festigung des Vertrauens-
Anordnungen, Wei sun ge n u n d Orientierungen, verhaltnisses zwischen d e n Burgern u n d d e n
die Kontrolle ihrer Durchfuhrung, die khtische Gerichten, die Erh諒h린流g der Staatsautoritat 린理d
Bewertung der erreichten Ergebnisse, die Be- die Realisier린汎g der Ges출料t출빈를gab출릿e피立犯린料g
richterstattung gege n竝ber d e n vorgeordneten der Gerichte weiter auszupragen.
Or g an e n sowie d e n weiteren A u s b a u des Erfah-
rungsaustausches u n d des Leistungsvergleiches

D a s 출피ordert die Erho hung der Rolle u n d Verant-

als Fo r m e n der Leitung.
wortung des leitenden Sekretars un d seine star-
kere Einbeziehung in die Leitungstatigkeit des

Die weitere Qualifizierung der Leitung erfordert D i r e k t o r s .

die Verbesserung des Niveaus der Informations- D e r le i t e n d e S e k r e t a r m u B v o r a l l e m d a z u beitra-
tatigkeit, die strikte Einhaltung der Informations-

gen, d a B
disziplin u n d die Erho hun g der inhaltlichen Aus-

sagekraft der Infonnationen. Als Grundlage dafur - die Arbeit auf d e m Gebiet der Vollstreckung
ist der analytischen Arbeit auf allen E b e n e n u n d weiter qualifiziert,

der realen Einschatzung der Arbeitsergebnisse
- die Tatigkeit der Rechtsantragsstelle vervoll-

besonderes A u g e n m e r k zu w i d m e n .
k o m m n e t ,

Die Direktoren ha be n die uneingeschrankte - ein hohes Niveau der Arbeitsorganisation
諒bennittlung leitungsrelevanter I n f o n n a t i o n e n

gesichert
an die vorgeordneten Leitungsorgane - insbe-
sondere zu politisch bedeutsamen , folgeschwe- wird u n d die systematische Weiterbildung der

ren, die Bev諒lk출r狀理g beunruhigend출料 빈流d 출流de- mittleren junstischen Kader u n d der Mitarbeiter

ren wichtigen Verfahren sowie politisch bedeut- der ihnen nachgeordneten Strukturbereiche 출 r -

료조II l출理 Problemen aus der Leitungstatigkeit zu folgt. Seine Verantwortung fiir die Entwicklung
sichern. eines schopferischen Arbeitsklimas ist zu erh를-

h e n .

9 . Die Verbesserung der Qualitat der Arbeit erfor-

dert die Erhohung des politischen und fachlichen
D i e R o U e der Sch출ffe料 in der gehchtlich출龍 Tatig-

N i v e a u s d e r K a d e r . S i e m u s s e n s i c h d u r c h C h a - keit ist zu heben. Ihre Hauptaufgabe ist die

rakterfestigkeit, hohes StaatsbewuBtsein, durch Rechtsprechung. E s ist zu gewahrleisten, da B die

konsequente Verteidigung der Interessen der sch 피en ihre Funktion als gleichberechtigte Rich-

sozialistischen Gesellschaft, Feinfuhligkeit ge- ter voll w a h r n e h m e n konnen. Ihnen sind in gro-

g찰料uber 린e料 Bel출料gen der Biirger 니流린 린린rch Be r e m U m f a n g e auch konkrete Aufgaben z u r

verantwortungsbewuBte Ha nd h ab u ng von Recht Durchsetzung genchtlicher Entscheidungen zu

u n d G e s e t z als A u s d r u c k e i n e r h o h e n R e c h t s - iibertragen, insbesondere zur Kontrolle des Erzie-

sicherheit au sz e ic h ne n. hungs- und Bewahrungsprozesses, zur Kontrolle
der Verwirklichung v o n Genchtskritiken u n d

In diesem Sinne ist die berufsethische Erziehung H i n w e i s s c h r e i b e n s o w i e z u r E m f l u B n a h m e a u f die

der Juristen, auch unter Nutzung der Moglichkei- Erfullung von Zahlungsverpflichtungen Werktati-
ten de r VdJ, zu verbessern. g e r .

Bei d e n Leitern ist die Fahigkeit, sich auf die Die eigenstandige Rechtspropaganda u n d
n e u e n Anforderungen einzustellen, aktiv u n d Rechtserziehung der Schoffen ist z만撚流출erstutzen.

schopferisch die zentralen Anforderungen z u v e r - Ihnen sind Erfahrungen zu vermitteln, wie sie in

wirklichen, weiter auszupragen. Die Kraft u n d ihr출流 Betrieb딘料 니流d Wohngebieten ei料딘린 gr 撚~

Fahigkeiten der jungen Kade r an d e n Gehc hte n ren Beitrag zur Durchsetzung der Gesetzlichkeit,

fiir die L凉s仙汎g der Aufgab출간 ist voll zu n u t z e n . vo n O r d n u n g 만汎d Sicherheit leisten k출料理en. Ver-

H o c h - u n d F a c h s c h u l k a d e r n ist in d e r P h a s e ih r e r st초rkt ist darauf hinzuwirken, d a B die Schoffen-

Einarbeitung groBte Unterstutzung zu gewahren. kollektive in enger Zusammenarbeit mit d e n

Die rechtzeitige Vorbereitung junger Kader auf staatlichen Leitern, den Parteileitungen sowie

die U b e r n a h m e von Leitungsfunktionen ist zu de n gewerkschaftlichen Vorstanden u n d Leitun-

s i c h e r n . g e n in die Losung gesamtbetheblicher u n d terri-
torialer Aufgaben zur Durchsetzung von Recht

Insgesamt m u B das Vertrauen in die Kraft u n d u n d Gesetzlichkeit einbezogen werden. Die
Fahigkeit der Jugen d mit 린er Ubertragung v o n Arbei t d e r Scho ffe nak tiv e ist v o r a l l e m d a r a u f z u

Verantwortung u n d im Fordern hoher Leistungen richten, die verantwortungsbewuCte Teilnahme
z u m Ausdruck gebracht werden. Die planmaBiqe der Schoffen in der Rechtsprechung zu sic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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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Qualifikation der Sch 린en zu erhohen, die wirken an der Verallgemeinerung guter Ergeb-
Auswertung ihres genchtUchen Einsatzes zu nisse mit, w o b e i d e n Ko m b i n a t e n , B e t h e b e n u n d

gewahrleisten, die Sch출料en in die vorbeugende Einnchtungen verstarkt Erfahrungen aus der
R e c h t s a r b e i t in d e n B e t i i e b e n s o w i e in d e n W o h n - gerichtlichen T호拉gkeit zur Voibeugung v o n

gebieten der Stadte u n d in d e n G e m e i n d e n ein- Rechtsverletzungen zu vermitteln sind.
z u b e z i e h e 理 린理d d i e W i r k s a m k e i t d e r S c h o f f e n -

14. D i e Z u s a m m e n a r b e i t d e r G e r i c h t e m i t d e r S t a a t s -
kolle ktiv e w e i t e r z u e r h hen.

anwaltschaft, d e n Staatlichen N o t a n a t e n s o w i e
12 . D i e G e r i c h t e h a b e n in i h r e m T e m t o r i u n i e i n e den Sicherheitsorganen unter strikter Beachtung

hohe Wirksamkeit der Arbeit der gesellschaftli- der Eigenverantwortung eines jeden Organs ist
chen Gehchte zu gewahrleisten. Vor allem ist weiterzuentwii-keln. E s ist auf ein wirk sam es,

darauf EinfluB zu nehmen, da B die Beratungen einheitliches, auf Schwerpunkte ausgehchtetes,
fh간gem초朧 durchgef立hrt, mit einer der Gesetz- k o o r d m i e r t e s Z u s a m m e n w i r k e n v o r a l l e m b e i d e r

lichkeit entsprechenden Entscheidung abge- Einordnung der Tatigkeit der Justiz- u n d Sicher-
s c h l o s s e n w e r d e n u n d e i n e h o h e e r z i e h e n s c h e heitsorgane im Ka m p f gegen die Khminalitat un d
Wirksamkeit haben. Die Mitglieder der gesell- anderen Rechtsverletzungen im Ten-itorium 출린壽-

schaftlichen Gehchte sind zu befahigen, den zuri cht en.

wac hs en de n Anforderungen in der Rechtspre-
chung, bei der Rechtsverwirklichung u n d bei der Die vertrauensvolle u n d sachbezogene Zu s a m-

9rnissionen sind inihrer Tatigkeit aktiv zu
menarbeit mit de n Kollegien der Rechtsanwalte
ist w e i t e r z u e n t w i c k e l n .

unterstutzen. Die Schulungen ihrer Mitglieder RegelmaBige Beratungen gemeinsam beruhren-
sind planmaBig durchzufiihren und die Gewerk- der Probleme in Prasidien der Beziiksgenchte u n d
schaften bei der Anleitung der Konfliktkommis- Dienstbesprechungen der Kreisgerichte mit den
sionen un d der QualUizierung ihrer Mitglieder zu Vorstanden. u n d d e n Zweigstellen der KoUegien,
린料를efstiitzen. Die Moglichkeit딘料 der Schiedskom- QualifizierungsmaCnahmen u n d die Einbezie-
missionen zur Durchsetzung der Stadt- u n d h u n g der Rechtsanwalte in die Rechtspropaganda
Gem ei nd eor dn un ge n sind zu nutzen. E s ist darauf u n d Rechtserziehung dienen dieser Zielstellung.
hinzuwirken, daG ihnen geeignete Ordnungswid-
rigkeiten zur Beratung u n d Entscheidung iiberge- 15. Rechtserziehung u n d Rechtspropaganda sind in
b e n w e r d e n . die politisch-ideologische Arbeit des Terntoriums

einzuordnen u n d auf die zentral herausgegebe-
In d e r Ar be i t d e r Beirate fur S c h i e d s k o m m i s s i o -

n e n Schwerpunkte zur Erlautemng des sozialisti-
n e n sind alle gesetzlich bestimmten Aufg abe n z u r s c h e n R e c h t s z u k o n z e n t n e r e n .

Erho hung der Wirksamkeit der Schiedskommis-
sionen planm詠麗ig 린理d grundlich zu beraten. Die erziehensche Ausstrahlung der Verfahren,

besonders durch Verhandlungen vor erweiterter
13. Die Ohentierungen u n d Anforderungen im Offen tlic hkei t - in d e n e r f o r d e d i c h e n F a l l e n

B e s c h l u C d e s Sekretariats d e s Z K d e i S E D v o m a u c h in d e n B e t h e b e n - u n d V e r f a h r e n s a u s w e r -
24. Oktober 1984 zur Behchterstattung der S E D - tungen sowie durch gezielte Nutzung anderer
Kreisleitung Annaberg sind verbindliche Aufga- F o n n e n gerichtlicher Offentlichkeitsarbeit ist
benstellungen fur die Gerichte. Ube r Erkennt- w a i t e r 를린 erh諒h출流 .

nisse u n d Erfahrungen aus der gerichtlichen
Tatigkeit, die fur die Fuhrungstatigkeit der Partei Aktivitaten u n d Initiativen der Werktatigen z u r

bedeutsam sind, sind die leitenden Parteiorgane Festigung der Gesetzlichkeit, v o n Ordnung, Dis-
z u it tf on ni er en . z4린i服 빈料린 료icherh출린 u流d zu 測諒erst초tz출料 .

Zur Erlullung ihrer Auf ga be n als Or ga n e der Die rechtserziehehsche u n d rechtspropagandisti-

einheitlichen Staatsmacht ha b e n die Gerichte e n g sche Arbeit unter der Jug en d ist auf die Wah rn eh-

mit d출릿 출r를lichen Volksvertretunge流 린理d deren m u n g ihrer staatsburgeiUchen Verantwortung,

Or g an e n zusammenzuarbeiten u n d ihre Tatigkeit die Mitgestaltung der sozialistischen Gesellschaft

wicklung der Terntorien einz는雲c tTa
u n d auf ihre aktive u n d eigenverantwortliche
Durchsetzung vo n Ordnung, Sicherheit u n d Diszi-

Gesetz iiber die 린父ch를릿 Volksv출린ret娘理g출料 daz料 plin im Arbeits- u n d Freizeitbereich auszurich-

enthaltenen Verpflichtungen, besonders z u r r e -
ten.

gelmaBigen Behchterstattung iiber ihren Beitrag Z u sichern ist, d a B
zur Durchsetzung der sozialistischen Gesetzlich-
keit u n d (iber die gesellschaftliche Wirksamkeit - die Einheit v o n Rechtsprechung, Rechtserzie-

der Rechtsprechung, sind mit hoher Qualitat zu hung und Rechtspropaganda umfassend

erfullen . durchgesetzt u n d die Offentlichkeitsarbeit als
unverzichtbarer Bestandteil der taglichen Ar-

Auf der Grundlage der langfristigen Pr o g r a m m e beit geleitet un d geplant wird,
der Kreistage u n d andeien Beschliisse 心친ucher
Volksvertretungen habe n die Gehchte terhtohale - d e n Burgern Rechtskenntnisse, vor allem liber

u n d betriebliche M a B n a h m e n zur Verwirklichung rechtliche Regelungen, di출 핀ie staatsburger-

vo n Recht u n d Gesetz, von O r d n u n g u n d Sicher- lichen und die grundlegenden Rechte un d
Pflichten in d e r Gesellschaft beinhaUen, v e r -

heit sowie zur Rechtserziehung un d Rechtspiopa-
mittelt we r de n ,

gand a - besonders in Fuhrungsbeispielen u n d in
Schwerpunktbetrieben - unter Nutzung ihrer - der politisch-ideologische Gehalt sowie die
spezifischen Moglichkeiten zu unterstutzen. Sie Formen und Methoden der rechtspropa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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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i s t i s c h e n M a B n a h m e n w e i t e r e n t w i c k e l t w e r - - effektiv mit d e m Bestellsystem zu arbeiten,
d e n u n d damit Wartezeiten fur die Burger bei der

W a h r n e h m u n g ihrer Rechtsangelegenheiten
d i e Z u s a m m e n a r b e i t m i t d e n Jo u r n al i s t e n z u r

verkiirzt we r de n ,
Gewahrleistung einer ma s s e n w i r k s a m e n
Rechtspublizistik in d e n Medien, insbesondere - die Sprechstunden- u n d Rechtsauskunftstatig-
in d e n Kreisen u n d Bezirken, vertieft wird. keit in betrieblichen u n d territorialen S c h w e r -

Die Gehcht e ha be n bei ihrer rechtspropagan- punkten - auch unter Mitwirkung der gesell-
distischen u n d rechtserzieherischen Arbeit en g schaftlichen Krafte - entsprechend d e n terri-
m i t d e r V d J u n d d e r U r a n i a z u s a m m e n z u a r b e i - torialen Erfordernissen und Moglichkeiten,
t e n . wei te r z u entwi ckeln ,

16. D i e Qualitat u n d Effektivitat d e r Arbei t d e r
- eine h o h e Qualitat u n d tagfertige Bearbeitung

Gerichte, ihre A u t o n t a t u n d ihr A n s e h e n bei d e n
des dienstlichen Schriftgutes zu sichern.

Burgern wer den wesentlich von der Art u n d
Weise der Realisierung der gerichtlichen Ent- GroBe Beachtung ist der Verbesserung der Einga-
scheidungen bestimmt. Die Leitungstatigkeit ist benbearbeitung zu schenken. Dabei ist z u r

deshalb im besonderen auch auf die Erfullung der schnellen und unburokratischen Losung der den
in diesem Z u s a m m e n h a n g zu losenden Aufgaben Anliegen zugrunde liegenden Konflikte das v e r -

au s z ur i c ht e n . E s ist v o r a l l e m trauensvolle Gesprach mit d e n Burgern u n d der

- die fristgerechte Einleitung der Verwirkli- enge Kontakt zu ihren Kollektiven zu suchen und

ch u n g der M a B n a h m e n der strafrechtlichen die analytische Auswertung der Eingaben fur die

Verantwortlichkeit, Verbesserung der Arbeit, d e n Inhalt der Qualifi-
zierun gsmaB nahme n sowie die Erziehung der

- die wirksame Kontrolle der Bewahrungsverur- M i t a r b e i t e r z u n u t z e n .

teilungen,

- die unverzugliche Realisierung ausgesproche-
n e r Geldstrafen,

- die ziigig출 仙汎d konsequente Durchsetzung
gerichtlicher Entscheidungen, insbesondere
auf d e m Gebiet des Unterhalts, zur Sicherung
der An sp ru ch e v o n Tragern gesellschaftlichen

Eigentums u n d der durch Straftaten gescha-
digten Burger

z u s i c h e r n .

17. GroBe Anstrengungen sind darauf zu richten, im
Arbeitsstil d e n Forderungen nach enger Verbun-
denheit mit d e n Werktatigen, Aufrichtigkeit, Kon-
sequenz u n d Gerechtigkeit im U m g a n g mit de n
M e n s c h e n , wissenschaftlicher Arbeitsweise, 19. Zur umfassenden Erf心犯빈ng 친er 친en Gerichten
sthkter Beachtung der Gesetze u n d hoher Staats- obliegenden Aufg aben ist die Einsatz- u n d Lei-
disziplin sowie nach konsequenter Durchsetzung stungsbereitschaft der Mitarbeiter weiter zu erho-
des Prinzips ,,Arbeitszeit ist Leistungszeit " zu hen. In enger Zusammenarbeit mit d e n Ge w er k -
entsprechen. schaftsorganisationen ist ein solches Arbeitsklima

D a z u s i n d zu entwickeln, d a B ein kollektives ka m er a d -
s c h a f t l i c h e s Z u s a m m e n w i r k e n e n t s t e h t u n d s i c h

nisatio料 출了暇 Gericht 暇料d der weiter출理 Erh諒h暇理g
18. Der Durchsetzung einer rationellen Arbeitsorga-

der Gehc hts kul tur ist be so nd er e s A u g e n m e r k zu

widmen. Fur den Aufbau rechnergestiitzter
Arbeitsplatze an d e n Gen ch ten sind planmaBig
die politisch-ideologischen, kadennaBigen un d
organisatorischen Voraussetzungen zu schaffen.
Bereitgestellte Burocomputer sind mit d e m Ziel
der Erh oh ung der Qualitat u n d Effektivitat der
Arbeit umfassend zu nutzen u n d optimal auszula-
st en . Fiir d i e A r b e i t m i t n e u e r B u r o t e c h n i k s i n d

vornehmlich junge Mitarbeiter zu ge wi nn e n u n d
zielstrebig vorzubereiten. Die Bildung entspre-
chender Jugendkollektive ist anzustreben.

- alle Verfahren konzentriert, ziigig und ratio- jeder fur die Erfullung der Gesa料간aufgaben v e r -

nell bei voller Sicherung der Rechte der Pro- a n t w o r t l i c h fuhlt. Initi ative n v o n A r b e i t s k o l l e k t i -

zeBbeteiligt찰料 친urchzufuhren, ve n u n d Mitarbeitern, die sich in Verpflichtungen

. durch eine burgernahe, ube rze uge nd e u n d
zur schnelleren und besseren Erfullung der Auf-

kulturvolle Gerichtspraxis das Vertrauensver-
gaben niederschlagen, sind zu wecken, zu fordern
u n d d u r c h m o r a l i s c h e u n d m a t e r i e U e M a B n a h m e n

haltnis der Biirger zur sozialistischen Staats-
zu stimulieren. Dabei sind Erfahrungsaustausche

macht weiter zu festigen,
u n d Leistungsvergleiche sowohl am Gericht als

- die Biirger bei der W a h r n e h m u n g ihrer Ange - auch unter Leitung des Bezirksgerichts innerhalb
legenheiten korrekt, hoflich u n d mit hoher des Bezirkes als wichtige F o r m e n der Leitung
S a c h k u n d e zu beh and eln , w e i t e r z u e n t w i c k e l n .

Berlin, clen 16. Juli 1 9 8 6

雪ez. Dr. Sarg e 雲ez. Heu sin ge r
P r a s i d e n t M i n i s t 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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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m m e r 5 0

Nachschlagewerk: ia
B G H s t ja

v리心Ke料料ich니간g: ja

S t G B 3 $ 2 , 7

G G Arti kel 1 0 3 A b s . 2

Intemationaler Pakt iiber burgerliche u n d politische Rechte v o m 19. Dezember 1966 (IPburgR)
W S t G 5 5

Grenzgesetz-DDR

z린r Beurteil만料g vorsatzlicher T前를만料gsh출料dl린料g찰料 vo約 Grenzsoldat찰料 der D D R 출라der Berliner Mauer.

B G H , Urteil v o m 3 . N출甘출mb출r l출출2

- 5 S t R 3 7 0 / 9 2 -

L G B e r l i n

Bundesgerichtshof

Im N a m e n d e s V o l k e s

5 S t R 3 7 0 / 9 2 G r i i n d e

U r t e i l A .

v o m 3 . N o v e m b e r 1 9 9 2

in d e r S t r a f s a c h e Die Jugendkammer hat die Angeklagten W (geboren
am 11. Aphl 1964) un d H (geboren am 16. Juli 1961)

g e g e n

l . w
we ge n Totschlages verurteilt, un d zwar den Angeklag-
ten W zu einer Jugendstrafe von einem Jahr u n d sechs

2 . H Monaten und den Angeklagten H zu einer Freiheits-
strafe vo n ei ne m Jahr u n d n e u n Monaten; sie hat die

w e g e n Totschlages
Vollstreckung beider Strafen zur Bewahrung ausge-

Der 5 .Strafsenat des Bundesgerichtshofs hat aufgrund setzt.

der Verhandlung v o m 23. Oktober 1992 in der Sitzung
v o m 3 . N o v e m b e r 1992, an der teilgenommen Die Angeklagten waren als Angehonge der Grenztrup-

h a b e n : pen der D D R - W als Unterotfizier u n d Fiihrer eines 讓년惡

zwei Personen be st eh e nd en Postens, H als Soldat - 議理

Vorsitzender Richter am Bundesgerichtshof der Berliner Mauer eingesetzt. Dart haben sie am

d i e R i c h t e r am Bundesgerichtshof als bei-
1.D e z e m b e r 1984 urn 3.15 U h r auf d e n 2 0 Jahre alien,

sitzende Richter, aus der D D R stammenden S geschossen, der sich
anschickte, die M a u e r v o m Stadtbezirk P a n k o w aus in

B u n d e s a n w a l t als Ve r t re t e r d e r B u n d e s a n w a l t - Richtung auf den Bezirk Wedding zu ubersteigen. S
schaft, wurde, wahrend er auf einer an die Mauer gelehnten

Leiter hochstieg, von Geschossen aus den automati-
R e c h t s a n w a l t als Verteidiger des Angeklag -

schen Infanteriegewehren der Angeklagten getroffen.
ten w ,

Ein GeschoB aus der Waffe des Angeklagten W drang in
R e c h t s a n w a l t i n als Verteidigerin des Angeklag- seinen R u c k e n ein, als er bereits eine H a n d auf die

ten H , Mauerkrone gelegt hatte; diese Verletzung fuhrte z u m

To d e . S w u r d e a u c h v o n e i n e m G e s c h o C a u s d e r W a f f e

Justizangestellte als U r k u n d s b e a m t i n d e r G e - des Angeklagten H getroffen, und zwar am Knie, diese
schaftsstelle, Verletzung war fur den Tod ohne Bedeutung. Die

ftir R e c h t e r k a n n t : zeitliche Abfolge der beiden SchuBverletzungen ist
nicht geklart. S wurde erst kurz vor 5.30 Uhr in das

Die Revisionen der Angeklagten W u n d H ge ge n das Krankenhaus der Volkspolizei eingeliefert, w o e r u m

Urteil des Landgerichts Berlin v o m 5. Februar 1992 6.20 Uhr starb. E r ware bei unverzuglicher arztlicher
w e r d e n v e r w o r f e n . Hilfe gerettet worden. Die Verzogerung war die Folge

von Geheimhaltungs- und Zustandigkeitsregeln, die
Jeder der Angeklagten hat die Kosten seines Rechts-

dcn Angeklagten nicht bekannt waren. Die Angeklag-
mittels zu tragen.

ten sind nicht bei der Bergung und d e m Abtransport des
- von Rechts w e g e n - Opfers eingesetzt wo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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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 den Schussen, die S getroffen haben, ware n die lage sah folgendes Handlung sschema vor, wobe i

Ge w eh r e der beiden Angeklagten auf ..Dauerfeuer" jeweils zur nachsten Handlungsstufe u b e n u g e h e n

eingestellt. Der Angeklagte H hat in den funf Sekunden, w a r , w e n n die vorherige keinen Erfolg zeigte oder sich
wahrend derer S auf der Leiter nach oben stieg, insge- von vomherein als nicht erfolgversprechend dar-
sa m t 2 5 Patronen verschossen; aus d e m G e w e h r des stellte: A n r u f e n d e s F l u c h t e n d e n - V e r s u c h d e s

Angeklagten W wur den 27 Patronen verschossen. Der Postens, d e n Fl uc ht e nd en zu F u B zu erreichen -

Angeklagte W ,der zuvor durch Zuruf z u m Stehenblei- Wa rn sc hu B - gezieltes Einzelfeuer, falls erforderlich

ben aufgeford출린 린理d Wamschusse abgegeben hatte, mehrmals, auf die Beine - ..WeiterschieBen, egal wie,

schoB aus einer Entfernung von 150 m aus d e m Posten- notfalls a u c h e''':chieBen, bis die Flucht v e r h m d e r t ist".

turm auf S .Dei Angeklagte H ,der beim Auftauchen des Als Faustiegel galt: ,,Besser der Fluchtling ist tot, als

Fluchtlings auf Anweisung des Angeklagten W den daB die Flucht gelingt".
T u r m verlassen hatte, schoB, an die M a u e r gelehnt, 출린 s

einer Entfemung von ca. 110 m . Beide Angeklagte Die Jug en dk am me r nimmt an, daB die Angeklagten

wollten S ,de n sie nicht fiir einen Spion, Saboteur oder mit bedingtem Vorsatz einen gemeinschaftlichen Tot-

초5Moglichkeit eines todlichen Treffers. ,,Auch um
schlag begangen haben. Sie wendet die 35 212, 213
StGB als das gegenuber d e m Strafrecht der D D R

diesen Preis wollten sie aber g e m a C d e m Befehl, de n sie mildere Recht an (Artikel 315 Abs. 1 E G S t G B i.V .mit

f호r bindend hielten, das Gelingen d e r F l u c h t v e r h i n - S 2 Abs. 3 StGB). N a c h ihrer Ansicht w a r zw a r das

dern. U m die Ausfiihiung des Befehls auf jeden Fall durch 5 27 des Grenzgesetzes i.V .mit 3 213 Abs. 3

sicherzustellen, der zur Vereitelung der Flucht auch die S t G B - D D R bestimmte Grenzregime an der De ma rk a -

bew만惡te Totung des Fluchtend출간 출inschloB, schoss딘린 tionslinie mit d e n volkerrechtlichen Verpflichtungen

sie - das als Vorstufe vorgeschriebene gezielte Einzel- der D D R u n d mit d e m ordre public der Bundesrepu-

f e u e r a u s l a s s e n d - in k u r z e n F e u e r s t o C e n D a u e r f e u e r . blik Deutschland unvereinbar. Daraus folgt aber nach

keit, w e n n a u c h nicht in d e m anvisierten Bereich,

Auffassung der Jug en dk am me r nicht, daB z u m Nach-
teil der Angeklagten der im Recht der D D R vorgese-

erhohte, damit aber a u c h das Risiko eines todlichen hene Rechtfertigungsgrund auBer Betracht bleiben

S c h u s s e s . " kann. Die J u g e n d k a m m e r beruft sich insoweit auf
Artikel 103 Abs. 2 G G sowie auf d e n Gesichtspunkt

를t:....:"flii는는74l4f.5÷'rtli를js5
der Rechtssicherheit; die Rechtssicherheit h a b e

hier Vorrang, weil ein Extremfall, wie er etwa in

B G H S t 2, 234 zur Entscheidung stand, nicht vorge-
hatten die Frage ohn e innere Vorbehalte bejaht. Die legen habe.
3S 26, 27 des Grenzgesetzes v o m 25. M a r z 1982 (GBl.

D D R I S . 197) w a r e n bei ihrer Ausbildung erortert Die J u g e n d k a m m e r fiihrt jedoch weiter aus: A u c h

w a r d e n . N a c h 3 2 7 Abs. 2 Satz 1 dieses Ges et ze s w 출r w e n n hiernach ein Rechtfertigungsgrund nach d e m

die A n w e n d u n g der SchuBwaffe ,,gerechtfertigt, urn Recht der D D R in Betracht k o m m e , so sei er gleich-

die unmittelbar bevorstehende Ausfuhrung oder die wohl w e g e n der besonderen Um s t a n d e derTat auf die

Fortsetzung einer Straftat zu verhindern, die sich d e n Schusse der Angeklagten nicht anwendbar. W i e sich
U m s t a n d e n n a c h als e i n V e r b r e c h e n darstellt". D i e aus der Systematik der 35 26, 27 des Grenzgesetzes

J u g e n d k a m m e r hat als w a h r 만汎출erstellt, daB Verst출駱e ergebe, seien diese Vorschnften, e b e n s o w i e d i e

gegen 5 213 S t G B - D D R (,,Ungesetz1icher Grenziiber- Bestimmungen des U Z w G tiber den SchuBwaffenge-

tritt") mit unmittelbarem Kontakt zur Berliner M a u e r br출만ch, am Prinzip der Verh詠犯流ismaBigkeit orien郎출rt

zur Tatzeit in d e n mei ste n Fallen n a c h 6 2 1 3 Abs. 3 3 27 Abs. 1 Satz l bezeichne die A n w e n d u n g der

S t G B - D D R als Verbrechen gewertet und mit m e h r als SchulSwaffe als ,,die auBerste M a C n a h m e der Ge w a l t-

z w e i J a h r e n Freiheitsstrafe bestraft w u r d e n , d e r Tat- anwen dung" . Eine d e n Gesichtspunkt der Verhaltnis-

richter halt es fur moglich, 린출B bei der Schulung 출출r maBigkeit beachtende Auslegung des Rechtferti-

Angeklagten die Vorschrift des 3 213 St GB -D DR , gungsgrundes ergebe hier, daB das v o n d e n An g e -

deren Grundtatbestand ein Verg ehe n war, ohn e Dif- klagten abgegebene Dauerfeuer nicht durch 3 27 des

ferenzierung na c h der Tatschwere besprochen. also Grenzgesetzes gedeckt, s o n d e m nur Einzelfeuer

der Fluchtversuch an der M a u e r generell als Verbre- gestattet gewesen sei; dafur spreche auch die Rege-

chen dargestellt wa r d en ist. lung des U 27 Abs. 5 des Grenzgesetzes, nach der

M찰간료chenleben nach Moglichkeit zu schonen sei.
Zur Befehlslage heiBt es in d e n Urteilsgrunden: ,,Die Angeklagten auf die Beine gezielt.
auch fur die Angeklagten maBgebliche, v o n ihnen so I h n e n sei a b e r be wu Bt gewesen, daB bei ei n e m
verstandene un d akzeptierte Befehlslage ging dahin, D출니출r信狀출를 m i t kurz찰料 Feuerst前誇출料 di e w출料출 流출를h

auf jeden Fall u n d letztlich mit alien Mitteln zu d e m ersten S c h u B ,,auswandere".
verh ind ern , d a B d e r Fliichtende ,feind1iches Territo-

rium' (hier: Berlin-West) erreichte. Dementsprechend Da s Verhalten der Angeklagten ist nach Ansicht des
lautete eine der bei der .Vergatterung' auch gegen- Landgerichts nicht durch dienstlichen Befehl (5 5
u b e r d e n Angeklagten verwendeten Formulierungen WStG; 5 258 StGB-DDR) entschuldigt gewesen.
in i h r e m Kernsatz: , G r e n z d u r c h b r u c h e sind a u f k e i n e n B e f o h l e n sei in d e r T a t s i t u a t i o n E i n z e l f e u e r a u f d i e

Fall zuzulassen . Gre nz ve rl et zer sind z u stellen o d e r z u Beine gewesen; die Angeklagten seien in v o r출狀惡-

vernichten' ... Vo r je de m Ausrucken z u m Grenz- eilendem Ge h o r s a m (iber diesen Befehl hinausgegan-
dienst erfolgte die Vergatterung; durch sie wurde den gen, u m durch Dauerfeuer die Chance, d e n Fliichtling
Grenzposten noch einmal der konkrete Einsatz u n d in zu treffen un d damit an der Uberschreitung der
allgemeiner F o r m die gestellte Aufgabe bew uBt Grenze zu hindern, zu erhohen. ,,DaB die Angeklag-
gemacht". Die in der Schulung behandelte Befehls- ten dabei geglaubt haben, dieses Vorgehen sei d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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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 n Befehl, d e n Grenzverletzter in j e d e m Fall zu Anlage I z u m Einigungsvertrag, Kapitel III, Sachge-
stellen, ihn als letztes Mittel sogar zu vemichten biet A , Abschnitt III Nr. 14 d).

(= toten), gedeckt, ver mag sie nicht zu entlasten, de nn
die Ausfiihrung des Befehls, einen Fluchtling notfalls
zu erschieBen ..., verstieB offensichtlich ge ge n das II.

Strafgesetz, namlich das Totungsverbot der 55 112,
l l 3 S t G B - D D R " . D a s M i C v e r h a l t n i s d e s wi r t s c h a f t-

Moglicherweise meint die Revision mit ihrem Ein-
lichen u n d politischen Interesses der D D R an der wand, Gericht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Verhinderung einer unkontrollierten Ausreise ihrer durften m i t Riicksicht au f die I m m u n i t a t f r e m d e r
Biirger zu d e m Rechtsgut des Lebens sei offensichtlich

gewesen; Rechtsblindheit we rd e auch durch 3 258
Staaten un d ihrer Reprasentanten keine Gehchtsbar-
keit ausu ben; die Revision beruft sich aut erne z u

S t G B - D D R nicht phvilegiert. D e s w e g e n sei ein Ver- Immunitatsfragen ergangene Entscheidung des
botsirrtum (5 17 StGB) vermeidbar gewesen. VI. Zivilsenats des Bundesgerichtshofs ( N J W 1979,

Die J u g e n d k a m m e r hat bei dei Strafbemessung, audi 1101) sowie auf die Entscheidung B G H S t 33, 97, mit

hinsichtlich des Angeklagten W , an g e n o m m e n, daB
d e r d e m St a at s r at s vo r s it z en d e n d e r D D R im J a h r e

die Voraussetzungen des 5 213 StG B (minder schwe- 1984 Im m u ni t a t zu er ka nn t w o r d e n ist, w i e sie e i n e m

rer Fall des Totschlages) vorlagen. Staatsoberhaupt zukommt. Die Angeklagten sind

schon de s we g e n nicht als Reprasentanten eines frem-
d e n Staates zu behandeln, weil die Deutsche D e m o -

kratische Republik nicht me h r besteht.
B .

Die Revision des Angeklagten W beanstandet, das c .
Landgerichthabe ge g e n ein nBestrafungsverbot" v e l -

stoBen, d a s a u s d e r ..act o f state doctrine " herzuleiten
Die sachlichrechtliche Nachprufung ergibt, daB die

sei; der Angeklagte hab e namlich als Funktionstrager,
Revisionen der Angeklagten im Ergebnis unbegrun-

im Auftrag u n d im Interesse ernes anderen Staates, der d e t sind.
D D R , gehandelt 만理린 린竝린출 친eswegen nicht zur Ver-

antwortung gezogen werden. Damit soll ersichtlich
ein Verfahrenshindernis geltend gemacht werden. E s
bes teht nicht. I.

Die Angeklagten u n d das Tatopfer hatten zur Tatzeit
ihre Lebensgrundlage in der DD R ; doit ist das Opfer

I.
von den Schussen der Angeklagten getroffen worden
u n d gestorben. D a s Landgericht hat Artikel 3 ?.5 Abs. 1

Die in Staaten des angelsachsischen Rechtskreises in E G S t G B (i. d .P . des Einigungsvertrages, Anlage I,
unterschiedlicher W e i s e formulierte ,,act o f state do c- Kap. III, Sachgebiet C ,Abschn. IINr. 1b )angewandt
tri流雲 " ist keine allgemeine Regel des Volkerrechts im u n d ermittelt, ob das Recht der Bundesrepublik
S i n n e d e s Artike l 2 5 G G . S i e betnfft v i e l m e h r d i e D e u t s c h l a n d o d e r d a s R e c h t d e r D D R m i l d e r im S u m e

Auslegung innerstaatlichen Rechtes, namlich die des 5 2 Abs. 3 S t G B sei. Dieser Ausgangspunkt
Frage, ob u n d in w e l c h e m M a B e vo n der Wirksamkeit entspricht der standigen Rechtsprechung des Bundes-
der Akte fremder Staaten auszugehen ist (Ipsen, gehchtshofs (vgl. B G H S t 37, 320; 38, 1,3 ;38, 18, 38, 88;
volkerrecht, 3 . A狀料. 1990, S . 335, 619, Verdross/ B G H R S t G B S 2 Abs. 3 D D R - S t G B 5).
s i m m a , Universelles Volkerrecht, 3 .A니理. 1984, 8 .775;

D a h m / D e l b r u c k / W o l f r u m , Volkerrecht, 2 .Aufl. 1989, Etwas anderes wiirde gelten, w e n n die Tat schon v o r

S .487; 拓撚料inich, Volkerrecht, 4 .Aufl. 1990, S .316). d e m 3 . O k t o b e r 1 9 9 0 n a c h d e m R e c h t d e r B u n d e s r e -

Die kontinentaleuropaische, a u c h die deutsche, publik Deutschland zu beurteilen ge w e s en ware (Ar-

Rechtspraxis greift auf diese Doktiin nicht zuruck tikel 315 Abs. 4 E G S t G B i.d .F.des Einigungsvertra-

(Dahm/Delbriick/Wolfrum a .a .0 .S .490f.). Hier gibt ges) .

es keine verbindliche Regel, daB die Wirksamkeit l. Der Senat hat die Frage gepruft, ob die in B G H撚
auslandischer Hoheitsakte bei der A n w e n d u n g inner- 32, 2 9 3 im Ja hr e 1984 entwickelten G n m d s a t z e mit
staatlichen Rechtes der genchtlichen Nachprufung d e m Ergebnis anzuwenden sind, daB schon vor der
entzogen sei (vgl. fiir de n Bereich des Strafrechts Vereinigung Deutschlands Taten der hier in Rede
insbesondere M . Herdegen, Zeitschrift i竝r 출린간초料di- s t e h e n d e n Ar t n a c h d e m Strafrecht d e r B u n d e s r e -
sches 출피e汎간iches Re ch t u理d Volkerrecht 47, 1987,

publik Deutschland zu beurteilen w a r e n (vgl. Lauf-
S . 221 ft.). 1m Einigungsvertrag ist nicht vereinbart hiitte in LK, 11. Auflage, vor 5 80 Rdn. 35). E rhat die
worden, dall Akte, die der Staatstatigkeit der D D R

Frage vemeint.
zuzuordnen sind, der Nachprufung durch Gehcht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ntzogen sein sol- De r 3 .Strafsenat hatte in der Entscheidung B G H S t

len. Das Gegenteil trifft zu: In den Artikeln 18 un d 19 32, 293 im AnschluB an seine Entscheidung
des Einigungsvertrages ist bestimmt, daB Entschei- B G H S t 30, 1 ausgefuhrt, das Strafrecht der Bundes-
du n g e n der Gerichte u n d der Verwaltung der D D R

zwa r grundsatzlich wirksam bleiben, jedoch aufgeho- g e n D D R unter Einheimischen durch politische

republik Deutschland gelte 를ar ei理출 in der damali-

b출料 werd출理 k心料料찰理, we料理 sie mit rechtsstaatliche理 Verdachtigung bewirkte Freiheitsberaubung, un d
Grundsatzen nicht zu vereinbaren sind (vgl. auch die z w a r a u 惡 folgenden Grii理den: Z w a r sch竝tze 린출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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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f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pate- Taten gegen A린리초nder) ubrig bliebe, w e n n a犯e
s t e n s seit d e m Grundlagenvertrag v o m 21. D e z e m - Taten, die sich ge ge n DDR- Bur ger richteten, u n t e r

를 lebenden Deutschen indem Sinne, daB die
Artikel 3 1 5 A b s . 4 E G S t G B fielen; w i e die G e s a m t -

h e i t d e r i n d e n A r t i k e 1 n 3 l 5 b i s 3 l 5 c E G S t G B i . d . F .

ge ge n sie auf d e m Gebiet der D D R be ga ng en en des Einigungsvertrages enthaltenen Regelungen
T a t e n o h n e weiteres n a c h $ 7 Abs. 1 St G B , mithin zeigt, ist der Gesetzgeber aber ersichtlich davo n
nach d e m Straf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 ausgegangen, da0 der Anwendungsbereich des

sdenfalls fur Taten, indenen die mit 를:99는7 - allerdings an $ 2 Abs. 3 S t G B zu mes sen de n -
D D R - R e c h t s breit s e i n w e r d e .

ahr rechtsstaatswidriger Vei流 9 r 7
Verletzung, insbesondere in eine Freiheitsberau-

II.
bung ubergehe; der in 3 5 Nr. 6 StG B gewahrte
umf as se nd e Schutz ( B G H S t 30, 1)k o n n e n a c h d e m

Z w e c k dieser Vorschrift nicht auf die A h n d u n g des Das Recht der ehemahgen D D R ware im Sinne des ? 2

Gefahrdungstatbestandes beschrankt bleiben Abs. 3 S t G B (iV mit Artikel 315 Abs. 1 E G S t G B i d F d e s

( B G H S t 32, 293, 298). Einigungsvertrages) im Vergleich mit d e m 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as mildere Recht, w e n n

]m vorliegenden Fall sind die Regeln des $ 5 S t G B der abgeurteilte todliche SchuBwaffengebrauch nach

des 35Nr. 6StGB ist, anders als inden Falle는d e m Recht der D D R (3 27 Abs. 2 des Grenzgesetzes iV
mit 3 213 Abs. 3 StGB-DDR) gerechtfertigt gewesen

B G H S t 30, 1;32, 293, nicht moglich. D e n Schiiss출간 ware u n d dieser Rechtfertigungsgrund auch heute
an der M a u e r w a r kein Gefahrdungsdelikt v o r a u s - zugunste料 핀er Angeklagten beachtet werden mii惡te.
gegangen. S ist zwar, ebenso wie die Opfer der in
d e n 3 3 234 a , 2 4 1 a S t G B bezeichneten Straftaten, - n a c h de r zu r

ergibt, daB die Angeklagten z w 출r

Tatzeit in der D D R praktizierten
das Opfer eines Freiheitsrechte miBachtenden poli- Auslegung - den in 5 27 Abs. 2 des Grenzgesetzes
tischen Systems geworden. Dieser Gesichtspunkt bezeichneten Anforderungen entsprochen haben, daB

3fihn begangene Tat im Hinblick auf da sich daraus jedoch kein wirksamer Rechtfertigungs-
grund ergibt.

Rechtsanwendungsrecht (55 3 bis 7 StGB) hinrei-
c h e n d deutlich z u b e s c h r e i b e n u n d v o n a n d e r e n in 1. Die Grenztruppen der D D R hatten nach 5 IB Abs. Z

der D D R begangenen Taten abzugrenzen, fur die des Grenzgesetzes v o m 25. M a r z 1982 (GBl. D D R I

die Vorschrift des 5 7 Abs. 1 S t G B nicht galt. S . 197) die ,,Unver1etz1ichkeit" der Gr en ze zu

,,gewahr1eisten"; als Verletzung galt u .a . das
H i n z u k o m m t folgende Uberlegung: Der Gesetzge- widerrechtliche Passieren de r G r e n z e (3 17 Satz 2

ber hat ersichtlich den Meinungsstand hinsichtlich Buchst. b des Grenzgesetzes).
der A n w e n d u n g der 55 3 bis 7 StG B auf DDR-Falle,

insbesondere die Rechtsprechung des Bundesge- N a c h 5 27 Abs. 2 Satz 1 des Grenzgesetzes w a r die

richtshofs (BGHSt 30, 1;32, 293), gekannt, als er mit A n w e n d u n g der SchuBwaffe ,,gerechtfertigt, um die

der Neufassung des Artikels 315 E G S t G B durch den unmittelbar bevorstehende Ausfuhrung oder die

Einigungsvertrag in das System des Rechtsanwen- Fortsetzung einerStraftat zu verhindern, die sich den

dungsrechts eingriff, Wurd e die Rechtsprechung, die
U m s t a n d e n n a c h als e i n V e r b r e c h e n darstellt " . in

sich n u r n o c h au f T a t e n bezieht, die vor d e m Inkraft- 5 2 7 Ab s . 5 Satz I d e s Ge s e t z e s hieB es, d a s L e b e n v o n

t r e t e n des Einigungsvertrages begangen worden Personen sci bei der A n w e n d u n g der SchuBwaffe

sind, im jetzigen Zeitpunkt wesentlich geandert, so ,,nach Moglichkeit zu schonen". Als Verbrechen

erhielte die Neufassung des Art. 315 E G S t G B einen w u r d e n n a c h 5 1 Abs. 3 Satz 2 S t G B - D D R u . 識 .

Inhalt, mit d e m der Gesetzgeber nicht gerechnet hat. ,,gese11schaftsgefahr1iche" Straftaten gegen ,,Rechte

Unter diesen Umstanden ist der Anwendu ngsbe- Interessen der Gesellschaft" verstanden, die

re i c h d e s Ar t ik e l s 3 1 5 A b s . 4 E G S t G B n i c h t a n d e r s z u
c ..schwerwiegende MiBachtung der sozialisti-

beurteilen, als es d e m gesicherten Stand der bishe-
s c h e n Gesetzlichkeit darstellen u n d . . .fur die inner-

" g e n Rechtsprechung entspricht. halb des vorgesehenen Strafrahmens im Einzelfall

eine Freiheitsstrafe von tiber zwei Jahren ausgespro-
2 . A u s d e n gleichen G r u n d e n folgt der Senat nicht c h e n wi r d ". M i t einer solche n Strafe, n a m l i c h mit

d e m weitergehenden, in jungster Zeit wieder auf- Freiheitsstrafe v o n e i n e m Jahr bis zu acht Jahren,

gegriffenen Vorschlag, Deutsche, die ihren Le- war der ungesetzliche Grenzubertritt in schweren
bensmittelpunkt in der D D R hatten, ausnahmslos Fallen bedroht (5 213 Abs. 3 S t G B - D D R idF des
als Deutsche im Sinne des 3 1 Abs. 1 S t G B aufzu- 3.Strafrechtsanderungsgesetzes v o m 28. Juni 1979,
fassen (Kupper/Wilms Z R P 1992, 91, B a t h D e u t s c h - GBI. D D R 1 S . 139). Ein schwerer Fall lag nach 5 213
land-Archiv 1간壽o, 1733; im Ergebnis ahnlich Abs. 3 Satz 2 Nr. 2 S t G B - D D R ,,insbesondere" vor,

Hruschka JZ 1992, 665; aus der Zeit vor 1989 vgl. we n n die Tat mit ,,gefahr1ichen Mitteln oder Metho-
Oe h l e r J Z 1984, 948, W o e s n e r Z R P 1린了6, 2 4 8 s燎wie den " durchgefuhrt wurde. Dati die Praxis der D D R
O L G Diisseldorf N J V V x979, 59; 1983, 1277). Da15 zur Tdtzeit die ..RepublikHucht " mit unmittelbarem
d e m Einigungsvertrag diese Auslegung nicht G r e n z k o n t a k t in d e n me i st e n Fallen als V e r b r e c h e n

zugrunde gelegen hat, ergibt sich schon aus der w e r t e t e u n d m i t Frei hei tss tra fen v o n m e h r als z w e i

Beobachtung, daf5 fiir die Vorschhft des Artikel 315

言ereich (Taten ohne 및c c7G宗77a
Jahren ahndete, hat der Tatrichter unterstellt ( U A

S . 11). D e m entspricht es, daB das Oberste Gericht
d e r D D R u n d d e r G e n e r a l s t a a t s a n w a l t d e r D D R a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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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J a n u a r 1 9 8 8 in i h r e m . . G e m e i n s a m e n Stand - 273) un d im Einklang mit d e m Volkerrecht d e m

punkt zur An we n du n g des 5 213 StGB" ausgefuhrt Schut z der nationalen Sicherheit u n d offentli-

haben, eine gefahrliche M e t h o d e im Sinne des 5 213 chen Or d n u ng dienten (Buchholz/Wieland N J
A b s . 3 S a t z 2 Nr. 2 S t G B sei u . a . d a s B e n u t z e n v o n 1977, 22, 26); diese AuBe run gen s t a m m e n a u s

..Steighilfen zur Uberwindung von Grenzsiche- der Zeit vor d e m Inkrafttreten des Grenzgeset-
rungsanlagen" (OG-lnformationen 2/1988 S .9, 14); zes. U n t e r di es en U m s t a n d e n sind die v o m

bereits a m 17. O k t o b e r 1 9 8 0 w a r ein , , G e m e i n s a m e r Tatrichter festgestellte Befehlslage u n d die
Standpunkt" des Obersten Gerichtes u n d des Gene- - ebenfalls auf vorgegebenen Befehlen beru-

ralstaatsanwalts mit entsprechendem Inhalt formu- henden - Begleitum간초理d출 린es Tatgeschehens
1"'rt w a r d e n (OG-Informationen - So nd e rd ru c k heranzuziehen, u m zu ermitteln, w i e die Vor-

1980 S .3;vgl. auch U A S .49). schrift des 3 27 des Grenzgesetzes zur Tatzeit

N a c h d e m v o m Min ist er ium d e r Justiz u n d d e r
von den fiir ihre A n w e n d u n g und Auslegung
Ve ra nt w or tl i ch en v e r s t a n d e n w o r d e n ist.

A k a d e m i e fur Staats- u n d Re c h t s w i s s e n s c h a f t d e r

D D R herausgegebenen Ko mm en ta r z u m Strafge- aa) Die Befehlslage schloC ,,zur Vereitelung der
setzbuch (Strafrecht der De ut sc he n Demo kra tis chen Flucht auch die b e w u燎te Totung des Fluch-
Republik, 5.Aufl. 1987 - fortan a1s,,DDR-Kommen- tenden" ein ( U A S . 17), falls mildere Mittel
tar" zitiert - , 3 21 3 A n m . 16) fiel das Verhalten des zur Fluchtverhinderung nicht ausreichten
Tatopfers auch unter 3 213 Abs. 3 Satz 2 Nr. 5 ( U A S .22). D a B der Fluchtende de n Westteil
S t G B - D D R : S hatte bis z u m Ubersteigen der Hinter- von Berlin erreichte, war danach ,auf jeden
landmauer gemeinschaftlich mit einem anderen Fall u n d letztlich mit allen Mitteln zu verhin-

gehandelt ( U A S .15); dessen Rucktritt v o m Versuch dern" ( U A S . 12). In der regelmaCig wieder-
des unerlaubten Grenzubertritts bewirkte nicht, d a B kehrenden Vergatterung war nach den Fest-
fur S die Voraussetzungen des 3 213 Abs. 3 Satz 2 stellungen der ..Kernsatz " enthalten:
Nr. 5 S t G B - D D R (Begehung der Tat ,,zusammen mit ,,Grenzdurchbriiche sind auf k e i n e n Fall

anderen") wegfielen (DDR-Kommentar a .a.0.). zuzulassen. Grenzverletzer sind zu stellen

2. Entgegen der Auffassung der J u g e n d k a m m e r oder zu vernichten" ( U A S . 12). Bei der

k o m m t eine Auslegung dieser Vorschhften in d e m Schulung der Grenzsoldaten galt als Faustre-

Sinne in Betracht, d a B das Verhalten der Angeklag - gel: ,,Besser der Fluchtling ist tot, als dall die

ten von ihnen gedeckt w a r .
Flucht gelingt" ( U A S .13). Da s Inteiesse, die

Flucht zu verhindern, hatte hiemach Vorrang
a) Der Wortsinn des 3 27 des Grenzgesetzes laBt vor d e m Leben des Fluchtlings. Eine gelun-

cine solche Auslegung zu: Der Grenz心be린h린 . gene Flucht wa r ,,das Schlimmste, w a s der
der in A n w e n d u n g des S 213 Abs. 3 S t G B - D D R Ko m pa n i e passieren konnte, d a sie der ihr
als Verbrechen angesehen wurde, sollte, sofern gestellten Aufgabe nicht gerecht geworden
er unmittelbar bevorstand, durch A n w e n d u n g ware" (UA S. 13). Die ErschieBung eines
der S c h u B w a f f e ,,verhindert" w e r d e n (3 2 7 Fluchtlings an der Maue r hatte dagegen
Abs. 2 Satz 1 des Grenzgesetzes). Z w a r bezeich- "keine negativen Konsequenzen"; sie hat nie
nete das Gesetz die A n w e n d u n g der SchuB- zu einem Verfahren gegen den Schutzen
waffe als ,,auBerste M a B n a h m e " (3 27 Abs. 1 geftihrt ( U A S .13, 28f.). Vielmehr wurde der
Satz 1 des Grenzgesetzes); andere Mittel, den Posten, der eine Flucht, wi e a u c h immer ,
Grenzubertritt z u verhindern , s t a n d e n d e n verhindert hatte, ausgezeichnet und belohnt
Angeklagten aber nicht zui Verlugung. N a c h ( U A S . 13). D e r Tathchter hat keinerlei

3 27 Abs. 5 des Grenzgesetzes wa r das Le b e n Anhaltspunkte dafur gefunden, daB Ge-
anderer ,,nach M6g1ichkeit", also nicht in j e d e m richte, Staatsanwaltschaften oder ander e
F a l l e z u s c h o n e n . H i e r n a c h laB t d e r W o r t l a u t d e s staatliche Instanzen der D D R jemals bean-
Gesetzes die Auslegung zu, daB auch mit (je- standet hatten, der durch die Befehlslage
denfalls bedingtem) Totungsvorsatz geschossen bezeichnete SchuBwaffengebrauch uber-
w e r d e n durfte, w e n n d a s Ziel, Gr e nz v er l e tz u n- schreite die in 3 27 des Grenzgesetzes
ge n zu verhindern, nicht auf andere Weise gesteckten Grenze n ( U A S . 28 f.).
erreicht w e r d e n k o n n t e .

bb) D a B der Schutz de s L e b e n s v o n ,,Grenzver-
Voraussetzung fiir diese Auslegung des 3 27 des letzern " hinter an d e re Ziele, a u c h da s Ziel
Grenzgesetzes ist allerdings, daB das Ziel, der Geheimhaltung schwerer Verletzun-
Grenzverletzungen zu verhindern, im Konflikt- gen, zur心cktrat, zeig출기 친린ch die folgende理
falle Vorrang vor der Schonung menschlichen Feststell년理勞출理 des Tatrichters:
Lebens hatte. W i e die A b w a g u n g zwischen d e m
Leben des Fluchtlings u n d der ,,Unver1etz1ich- Obwoh l 3 27 Abs. 5 des Grenzgesetzes
keit der Staatsgrenze " auszufallen hatte, v v a r vorschrieb, d a s L e b e n v o n P e r s o n e n n a c h

aus d e m Gesetz nicht abzulesen. Rechtspre- Moglichkeit zu schonen u n d unter Beach-
chun g von Gerichten der D D R ist zu dieser Frage tung der notwendigen SicherheitsmaDnah-
nicht veroffentlicht warden. AuBer ungen im m e n Erste Hilfe zu gewahren, hat keiner der
Schrifttum der D D R z u m Schudwaffengebrauch n a c h d e n Schiissen der Angeklagten hinzu-
a n d e r G r e n z e b e s c h r a n k e n sich a u f d i e D a r l e - geko理料출汎출汎 Angeh호hgen der Grenztrup-
gung, daB die Bestimmungen uber den SchuB- pen und anderer Einheiten S geholfen,
waffengebrauch den westdeutschen Vorschrif- o b w o h l dieser m e h r f a c h d a r u m bat. D e r

ten entsprachen (Kaul/Graefrath N J 1964, 272, Verletzte wurde zu einem T u r m ,,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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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leift" u n d dar t a n e i n e r v o m W e s t e n ni ch t BeurteilungsmaBstaben allenfalls dann ei-
einsehbaren Stelle ,,abge1egt". S ist nicht ner auf 3 27 Abs. 5 Satz 1 des Grenzgesetzes

mit d e m gewohnlichen Kr출約kenw출g찰理 der gestutzten Kritik ausgesetzt, w e n n eine
.Schnellen medizin ischen Hilfe", so n d e r n hohe Wahrscheinlichkeit dafur gesprochen

mit ei ne m Sanitatswagen des Regiments, hatte, d a B d a s Einzelfeuer auf die B e i n e die

d e r z u n a c h s t 4 5 M i n u t e n fur d i e A n f a h r t Flucht zuverlassig verhindert hatte. D a s
be理諒比gt hatte, abtranspo친iert worden, u n d liegt hier angesichts der zeitlichen Verhalt-
zwar nicht z u m nachstgelegenen Kranken- nisse fem: S befand sich, als die Angeklag-
haus, s o n d e m zu d e m entfernteren Kr an - ten schossen, im zugigen Aufstieg auf der
kenhaus der Volkspolizei, w o er meh r als Leiter. E r ha t funf S e k u n d e n bis z u m Errei-

zwei St un de n n a c h d e n Verletzungen ein- chen einer 糾호he benotigt, aus 친部 슨r출理피찰

geliefert wurde. In d e m Sanitatswagen w a r Mauerkrone greifen konnte. E s m u C ange-

kein Arzt, weil bei der Anforderung des n o m m e n w e r d e n , d a B e r zu d i e s e m Zeit-

W a g e n s nicht mitgeteilt we rd e n durfte, da B punkt in der Lage war, innerhalb weniger
j e m a n d schwe r verletzt w a r d e n war. Bei Se ku nd e n die Mauerkrone zu ubersteigen

schneller arztlicher Hilfeleist린理g hatte S und sich dadurch in Sicherheit zu bhngen.
gerettet we rd e n k詠理料출料. Die genannten Bei der A b g a b e v o n Einzelfeuer betrug
MaCnahm찰琉, die eine erhebliche Verz초ge- nach d e n Feststellungen der Mindestab-
rung bewirkten, entsprachen der Befehls- stand z w i s c h e n z w e i S c h u s s e n 1,5 S e k u n -

lage, die vonangig nicht an der Lebensret- den; angesichts 린출r Kurze der fiir die Flucht-

tung, s o n d e m an d e m Interesse orientieit verhinderung verbliebenen Zeit w a r hier-
war, d a B de r Vorfall au f be id e n Seiten d e r n a c h die C h a n c e , dieses Ziel z u erreichen,

Grenz출 니恥출를kannt blieb; 料ioglicherweise bei Dauerfeuer (mit einer Frequenz v o l l

galt diese Geheimhaltung als ,,notwendige lo Schiissen je Sekunde) wesentlich h출her.
SicherheitsmaBnahme" im Sinne des 3 27 'Im ubrigen ist auch zu berucksichtigen, daB

Abs. 5 Satz 2 des Grenzgesetzes. D e m die Entfernung der Schutzen v o n S nicht
Vorrang der Geheimhaltung vor der Le- unbetrachtlich w a r u n d da B sich die Ereig-

bensrettung entsprach es, daB die Sanitater nisse zur Nachtzeit zutrugen.
die Fahrt nicht ihrem Regimentsarzt me l d en

dd) H i e m a c h entsprach das Verhalten der
durften, da B der Zugfiihrer unterschreiben
mu B t e , de r Nachtdienst 惡출i o h n e b e s o n d e r e Angeklagten der rechtfertigenden Vor-

V o r k o m m n i s s e verlaufen, u n d d a B der schrift des 3 27 Abs. 2 des Grenzgesetzes, so

wie sie in der Staatspraxis an ge wa nd t
N a m e des Opfers im Eingangsbuch des
K r a n k e n h a u s e s s o w i e a u f d e m T o t e n s c h e i n wurde. Diese Staatspraxis ist durch d e n

Vorrang der Fluchtverhinderung vor d e m
nicht genannt wurde; auch w u r d e der Vater
des Opfers erst am 4 .D e z e m b e r 1984 v o m

Lebensschutz gekennzeichnet; die z u r

R e c h t s k o n t r o l l e b e r u f e n e n G e n c h t e u n d
T o d s e i n e s S o h n e s un t e r hc h t e t .

Beh凉rden der D D R h a b e n dieser Stac간를pr출 -

Ein Hinweis auf die Bedeutung politischer xis nicht widersprochen. Sofern m a n das

Interessen ergibt sich auch daraus, daB der darin z u m Ausdruck g e k o m m e n e Verstand-
Befehl, a n d e r G r e n z e z u schieBen, anlaC- nis des 5 27 Abs. 2 des Grenzgesetzes
lich vo n Staatsbesuchen, Parteitagen u n d zugrunde legt, waren die mit bedingtem
FDJ-Tr effe n auf Falle de r No t w e h r , de r Vorsatz u n d Dauerfeuer ab ge ge be ne n
V e r w e n d u n g .schwerer Technik" u n d der s c h호sse der Angeklagten gerechtfertigt.
F a h n e n f l u c h t b e s c h r a n k t w u r d e . Gleichzei-

tig wurd e die Postendichte verstarkt.
In dieser Betrachtungsweise weicht der

Senat v o m Vorg ehen der J u g e n d k a m m e r
ec) Die genannten tatsachlicheti Um s ta n de ab. Diese hat das Grenzgesetz w e g e n des

ergeben in ihrer Gesamtheit, da B die Ver- v o n i h m e r w e c k t e n ,,Anscheins v o n Rech ts-

hinderung des Grenzubertntts als tiberra- staatlichkeit" n a c h rechtsstaatlichen M a B -

gendes Interesse aufgefaBt wurde, hinter staben, i n s b e s o n d e r e im Lichte d e s Verhalt-

das pers출理uche Rechtsgiiter einschlieCIich nismaBigkeitsgrundsatzes ausgelegt ( U A
des Lebens zurucktraten. Der Senat gelangt S .51); sie ist der Auffassung, daB staatliche

deswegen zu d e m Ergebnis, daB nach der P r a v e n t i o n s z w e c k e m e n i a l s d i e vorsatzli-

zur Tatzeit in der D D R geiibten Staatspraxis che, auch nicht die bedingt vorsatzliche
die A n w e n d u n g v o n Dauerfeuer ohn e v o r - T心출니料g ei料출s Menschen, der d출출 Lebe料
geschaltetes, auf die Beine gerichtetes Ein- anderer nicht gefahrdet, rechtfertigten, well

zelfeuer nicht als rechtswidhg angesehen das L e b e n das hochste Rechtsgut sei ( U A
w o r d e n ware. D e n n die Angeklagten h a b e n S . 53). N a c h Ansicht der J u g e n d k a m m e r
mit d e m Da ue r fe u er die Ch a n c e , die Flucht rechtfertigt 5 27 Abs. 2 des Grenzgesetzes
zu verhindern, freilich a u c h da s Risiko eines die (unbedingt oder bedingt) vorsatzliche
t출dlichen Treffers, er h o ht u n d d a m i t d e m Tot un g auch d a n n nicht, w e n n die in 3 27

entsprochen, w a s ihnen im E m k l a n g mit der des Grenzgesetzes um s ch n e be n e n staatli-
herrschenden Auslegung des Grenzgeset- c h e n Z w e c k e a n d e r s ni ch t z u e r r e i c h e n

zes als das wichtigste Ziel vermittelt wurde, waren (U A S .54). Diese Rechtsauffassung
料초mlich die Verhinderung von Grenzuber- der Jugend kamme r ist d e m Grundgesetz
tritten. Sie hatten sich nach d e n genannten u n d der Europaischen Menschenrechtsk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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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tion verpflichtet. Sie ware deshalb ein keit z u m A u s d r u c k k o m m t ; der VerstoB m u B

geeigneter Ausgangspunkt ttir die Ausle- so schwe r wiegen, d a B er die allen Volkern

g u n g des 3 11 U Z w G sowie des 5 16 gemeinsamen, auf Wert u n d W u r d e des
U Z w G B w . Hier geht es indessen nicht u m M e n s c h e n bezogenen Rechtstiberzeugun-

die Auslegung dieser Vorschnften, sondern g e n verletzt ( B G H S t 2 ,234, 239). D e r Wider-
im Hinblick auf 3 2 Abs. 3 S t G B u m die spruch des positiven Gesetzes zur Gerech-

Prufung, ob als milderes Gesetz ein Recht- tigkeit m u B so unertraglich sein, da B das

fertigungsgrund nach d e m zur Tatzeit gel- Gesetz als unrichtiges Recht der Gerechtig-
t e n d e n f r e m d e n R e c h t in B e t r a c h t k o m m t . keit zu we i ch e n hat (Radbruch S J Z 1946,

105, 107). Mit diesen Fonnulierungen (vgl.

리ten nach dem Recht der DDR, wie esinder auch B V e r f G E 3 ,225, 232, 6 , 132, 198f) ist
n a c h d e m E n d e d e r nationalsozialistischen

Staatspraxis ang ewa nd t wurde, gerechtfertigt Gewaltherrschaftversucht wo r de n , sc hw er -
war, ist die andere Frage zu unterscheiden, ob ste Rechtsverletzungen zu kennzeichnen.
ein so verstandener Rechtfertigungsgrund (3 27 Die Ubertragung dieser Gesichtspunkte auf
Abs. 2 des Grenzgesetzes) w e g e n Verletzung de n vorliegenden Fall ist nicht einfach, weil
vorgeordneter, auch v o n der D D R zu beachten- die T諒t린約g von M출料출ch출理 출理der i린린출rde린t-
der allgemeiner Rechtsprinzipien un d w e g e n s c h e n G r e n z e ni c h t m i t d e m nationalsoziali-
eines extremen VerstoCes gege n das Verhaltnis- stischen M a s s e n m o r d gleichgesetzt we rd en
maBigkeitsprinzip bei der Rechtsfindung auBer kann. Gleichwohl bleibt die damals ge wo n-
Betracht bleiben m u B , u n d z w a r a u c h dann,

nene Einsicht giiltig, da B bei der Beurtei-
w e n n die Prufung des fremden Rechtfertigungs- lung von Taten, die in staatlichem Auftrag
giundes im R a h m e n des 3 2 Abs. 3 S t G B begangen worden sind, darauf zu achten ist,
stattfindet. De r Senat bejaht diese Frage. o b d e r St a a t d i e a u C e r s t e G r e n z e iiberschiit-

Der in 5 27 Abs. 2 des Grenzgesetzes genannte ten hat, die ihm nach allgemeiner Oberzeu-

Rechtfertigungsgrund, wie ihn die damalige g u n g in je d e m Land e gesetzt ist.

Staatspraxis, vermittelt durch die Befehlslage,
hand hab te, hat, s o f e m de r Grenzubertritt auf ec) Heute sind konkretere PrufungsmaBstabe

a n d e r e W e i s e nicht verhindert w e r d e n konnte, hinzugekommen: Die internationalen M e n -

das (bedingt oder unbedingt) vorsatzliche Toten schenrechtspakte bieten Anhaltspunkte da-

vo n Parsonen gedeckt, die nichts weiter wollten, fiir, w a n n der Staat nach der Uberzeugung

als unbewaffnet un d ohne Gefahrdung allge- der weltweiten Rechtsgemeinschaft Men-

me i n anerkannter Rechtsgiiter die Grenze zu s c h e n r e c h t e verletzt. H i e r b e i ist d e r I n t e m a -

uberschreiten. Die Durchsetzung des Verbots, tionale Pakt liber biirgerliche u n d politische
d i e G r e n z e o h n e b e s o n d e r e E r l a u b n i s z u u b e r - Rechte v o m 19. D e z e m b e r 1966 (BGBl. II 1973

schreiten, hatte hiernach Vorrang vor d e m S .1534 -1PbiirgR - )von besonderer Bedeu-
L e b e n s r e c h t v o n M e n s c h e n . U n t e r d i e s e n tung. Die D D R ist ih m im Jahre 1974 beige-

besonderen Umstanden ist der Rechtfertigungs- treten (GBl. D D R II S .57); sie hat die Ratifi-

grund, wie er sich in der Staatspraxis darstellte, zierungsurkunde am 8 .No v e m b e r 1974 hin-

bei der Rechtsanwendung nicht zu beachten. terlegt (GBl. a .a .0.). Der Internationale Pakt
(im Sprachgebrauch der D D R ,,Konvention

aa) Allerdings mus sen Falle, in de ne n ein z u r
iiber zivile u n d politische Rechte" genannt)

Tatzeit a n g e n o m m e n e r Rechtfertigungs- ist fiir b e i d e d e u t s c h e S t a a t e n a m 23. M 초rz

grund als unbeachtlich angesehen wird, aub 1976 in Kraft getreten (BGBl. IIS .1068; GBl.
e x t r e m e A u s n a h m e n b e s c h r a n k t b l e i b e n .

D D R II S . 108). AUerdings hat die D D R es

D a O ein Rechtfertigungsgrund gegen den unterlassen, de n Pakt g e m a B Art. 5 1 der

ordre public der Bundesrepublik Deutsch- DDR-Verfassung z u m AnlaC fur innerstaatli-

land (vgl. Art. 6 E G B G B ) verstoBen hat, ist che Gesetzesanderungen zu n e h m e n u n d bei

- entgegen Kupper/Wilms Z R P 1992, 91, dieser Gelegenheit nach der genannten Ver-

9 3 - fur sich allein ke in aus re ich en der fassungsvorschrift von der Volks kamme r

Grund, ihm bei der Aburteilung einer u n t e r "bestatig출理 " zu lassen. A n der volkerrechtli-

d e m fruheren Recht begangenen Tat die chen Bindung der D D R andert dieser Sach-

Berucksichtigung zn versagen. Da s Landge-
verhalt nichts. Ein Staat k a n n sich ,,nicht

hcht hat mit Recht auf die hohe Bedeutung durch eine Berufung auf seine innerstaatliche

der Rechtssicherheit hingewiesen. Sie spricht Rechtsordnung der Erfullung von ihm einge-

dafur, in d e n Fallen des 3 2 Abs. 3 S t G B bei gangener Verpflichtungen entziehen" (V61-

der Ermittlung des milderen Rechtes grund- kerrecht, Lehrbuch, Berlin-Ost 1981, IS .59);

satzlich die Rechtfertigungsgrunde des fru- er ist ..kraft Volkerrechts verpflichtet, im

heren Rechtes mit zu berucksichtigen. Bereich seiner innerstaatlichen Gesetzge-
bung entsprechend diesen Verpflichtungen

bb) Ein zur Tatzeit a n g e n o m m e n e r Rechtferti- zu handeln u n d sie zu erfullen" (a. a .0.).

gungsgrund kann vielmehr nur dann w e g e n Ergeben sich bei der Bewertung des Rechts
verstoBes gegen hoherrangiges Recht u r l . der D D R Widerspruche zwischen den von ihr
beachtet bleiben, vvenn in i h m ein offen- volkerrechtlich a n e r k a n n t e n M e n s c h e n r e c h -

sichtlich grober VeistoB gegen Grundge- ten und der tatsachlichen An w e nd u n g der
danken der Gerechtigkeit und Menschlich- Gienz- und Waffengebrauchsvorschriften,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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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n dieser Widerspruch auch bei der Beur- Reinke, C o l u m b i a Journal o f Transnational

teilung der Frage berucksichtigt werden, ob L a w 24, 1986, S .647, 665). Gesichtspunkte

derjenige rechtswidrig handelt, der auf staat- d e s w i r t s c h a n i i c h e n o d e r s o z i a l e n W o h l s

lichen Befehl M e n s c h e n r e c h t e verletzt, die sollten, wie die Materialien ergeben, kein

durch den volkerrechtlichen Vertrag ge- zulassiges Motiv fur die Einschrankung der

schiitzt sind. De s we g en kann die Frage offen- Freiziigigkeit sein (R. H o f m a n n a .a .0 .

bleiben, ob entgegen der in der D D R v e r t r e - S . 43; N o w a k a .a . 0 . R d n . 37, Fn. 86,

te e n Auffassung (Buchholz/Wieland N J Boss린yt, Guide to the Trav친린린preparatoires

1977, 22, 26; vgl. auch Graefrath, Menschen- of the I C C P R 1987 S . 255).

rechte u n d intemationale Kooperation, Ber-
D i e D D R ist in clen J a h r e n 1 9 7 7 u n d 1 9 8 4

lin-Ost 1988, S .5 5 ff. sowie R . H o f m a n n , Die
v o m M e n s c h e n r e c h t s a u s s c h u B d e r V e r e i n -

Au s r e i s ef r e i h e i t n a c h V o l k e r r e c h t u n d staat-
t e n N a t i o n e n z u d e n V e r h a l t n i s s e n a n d e r

lichem Recht, Berlin-West 1988, S .243 ff.) 출년 s

innerdeutschen G r e n z e gehort warden. Sie
d e m besonderen Inhalt des IP-burgR abzulei-

hat 1977 erklart, die Einschrankung der
ten ist, d a C s c h o n die Ratifikation d e n M e n -

Freizugigkeit entspreche d e m IPburgR (vgl.
schen in den Vertragsstaaten eine Rechts-

B r u n s D e u t s c h l a n d - A r c h i v 1978, 848, 851;
position gegenuber ihrem Staat verschafft hat

U N O - D o k u m e n t A 33/Supp1. 40 [1978],
(vgl. Tomuschat, Vereinte Nationen 1976

S .26ff., 29). In ihrem Bericht fur die Verein-
H . 6, S . 166 ft.; Buergenthal in: Hen kin

t e n N a t i o n e n v o n 1 9 8 4 h a t s i c h d i e D D R a u f
(Hrsg.I, T h e International Bill ofRights, 1981,

die groBe Zahl erlaubter Ausreisen berufen
S .72ff.).

u n d betont, die Beschrankungen dienten

(1) Artikel 12 Abs. 2 IPbiirgR lautet: ,,Je- d e m S c h u t z d e r n a t i o n a l e n Si c he r he i t u n d

d e r m a n n steht es frei, jedes Land, ein- offentlichen O r d n u n g (vgl. Bruns Deutsch-

schlieBlich seines eige간e汎. zu verlassen" la nd -A rc hi v 1 9 8 4 S . 1183, 1185; R .H o f m a n n

(Ubersetzung im DDR-Gesetzblatt: ,,Es a .a .0 . S . 117ff., 251). In der miindlichen

steht j e d e m frei, jedes Land, au ch sein Befragung hat dam al s der Vertreter der

eigenes, zu verlassen"). N a c h Artikel 12 D D R behauptet, das Grenzgesetz vo n 1982

Abs. 3 IPbiirgR darf dieses Recht nur (lurch sei mit d e m IPbiirgR, auch mit dessen Arti-
G e s e t z u n d n u r z u b e s t i m m t e n Z w e c k e n , kel 6 (Recht auf Leben), verembar; Grenz-

heit u n d der offentlichen Ordnung, einge-

soldat출간 schossen n u r im 초린駱ersten Notfall,

w e n n an d e re Mittel nicht ausreichten, u m

s c h r a n k t w e r d e n . e i n V e r b r e c h e n - e r w a h n t w u r d e d e r Fall

der Gewalttat (violence) - zu verhindern
D a s Erfordernis, dafl die Einschrankung (R. H o f m a n n a .a .0 . S . 121; vgl. Bruns
durch Gesetz erfolgen muB, hat das PaBge- a .a .0 . 1984, 1186).
setz der D D R v o m 28. Juni 1979 (GBl. D D R I

S .148) erfullt. Darauf, daB die im PaBgesetz E s ist z w a r nicht a n z u n e h m e n , d a B d e r

u간d in d e n zugehorigen Anord料니간g출린 e n t . Inhalt des Artikels 12 IPburg R zu d e n ,,a11-

haltenen Beschrankungen d e m Schutz der gemei n anerkannten, d e m friedlichen Zu-

offentlichen O r d n u n g dienten, hat sich die s a m m e n l e b e n u n d d e r Z u s a m m e n a r b e i t d e r

D D R stets berufen. D o c h ergibt sich aus d e m volker dienenden Regeln des Volker-

verbindlichen englischen Wortlaut des Arti- rechts " im S i n n e d e s Arti kels 8 d e r D D R -

kels 12 Abs. 3 IPburgR(,,The. ..rights shall Verfassung gezahlt wurde; Artikel 8 dieser

not b e subject to a n y restrictions e x - Verfassung bezog sich ersichtlich auf einen

cept ...") u n d der Entstehungsgeschichte engeren Ausschnitt aus d e m Volkerrecht,

sowie der internationalen Auslegung der d e r d i e Z u s a m m e n a r b e i t u n d K o e x i s t e n z

Vorschrift, daB mit d e m Gesichtspunkt der verschiedener Staaten betraf (vgl. Sarge-

offentlichen O r d n u n g (ordre public) nicht nicht u .a., Verfassung der D D R , 1969, Arti-
e t w a e i n u m f a s s e n d e r G e s e t z e s v o r b e h a l t kel 8 A n m . 1; siehe auch Mamp el, Die

gemeint war; vielmehr sollten die Ein- sozialistische Verfassung der D D R , 2 .Aufl.

schrankungen auf Ausnahmefalle be- 1982, Art. 8 Rdn. 2). Die d e m Artikel 12
s c h r a n k t b l e i b e n u n d keinesfalls d i e S u b - IPbiirgR entsprechenden Regel린 geh호ren
s t a n z der Freiziigigkeit u n d des Ausrei- a b e r z u d e n W e r t e n , die d a s Verhaltnis d e s

serechts zerstoren (Nowak, U N O - P a k t uber Staates zu seinen Burgern bestimmen u n d

burgerliche u n d politische RU.;hte, 1989, de sw eg e n bei der Auslegung von Gesetzen

Artikel 12 Rdn. 23, 3 2 f.; Jagerskiold in: beriicksichtigt werd찰料 mussen.

Henkin [Hrsg.], The International Bill of
(2) D a s in Artikel 12 IPburgR bezeichnete

Rights 1981 S . 166, 172, 179, R . Ho f m a n n ,
M e n s c h e n r e c h t a u f Ausre isefr eihei t w u r d e

D i e A u s r e i s e f r e i h e i t n a c h V o l k e r r e c h t u n d

staatlichem Recht, 1988, S . 123, 251; Pola-
durch das Grenzregime der D D R verletzt,
w e i l d e n B e w o h n e r n d e r D D R d a s R e c h t a u f

kiewicz E u G R Z 1992, 177, 186; H a n n u m ,
freie Aus re ise nicht n u r in A u s n a h m e f a l l e n ,

T h e Right to leave a n d return in Internatio-
sondern in aller Regel vorenthalten

nal L a w an d Practice, 1987, S .52 f.; Empfeh-
w u r d e .

lungen der internationalen Konferenzen

von Uppsala [1972] und Syrakus [1984], N a c h d e n V u r s c h r i f t e n d e s D D R - R e c h t s

mitgeteilt bei H a n n u m a .a.0 .S . 150f., 22: tiber die Ausg abe von Passen als Vorau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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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ng fiir das legate Oberschreiten d e r (3) Insbesondere k a n n die (lurch die

deutsch-deutschen Grenze (PaBgesetz u n d restriktiven P a B - u n d Ausreisevorschriften

PaB- und Visaanordnung v o m 28. Juni l 9 7 9 begriindete Lage unter d e m Gesichtspunkt

- G B l . D D R I,148, 1 5 1 - . erganzt durch die der Menschenrechte nicht ohne Beachtung
An o r dn u n g v o m 15. Februar 1982 - GBl. d e r tatsachlichen Verhaltnisse a n d e r

D D R I, 187 - ) g a b es, jedenfalls bis z u m Grenze gewiirdigt werden, die durch
1. J a n u a r 198 9 (Inkrafttreten der V O v o l l l ..Mauer, Stacheldraht, Todesstreifen u n d

30. N o v e m b e r 1988, GBl. D D R I, 271), fur SchieBbefehl" (BVerfGE 36, 1,35) gekenn-
nicht politisch phvilegierte Burger unter- zeichnet waren und damit gegen Artikel 6
halb des Rentenalters, abgesehen von ein- IPbiirgR verstieBen. N a c h dieser Vorschrift

zelnen dn n g e n d e n Familienangelegenhei- hat ,,jeder M e n s c h ein angeborenes Recht

ten, keine Moglichkeit der legalen Aus- auf Le b en " ; ..niemand darf willkiirlich sei-

reise; Entscheidungen tiber Antrage auf nes Lebens beraubt werden" (Artikel 6
A u s r e i s e b e d u r f t e n bis z u m 1 . J a n u a r 1 9 8 9 Abs. 1 Satz 1 u n d 3). A u c h w e n n die

nach 5 17 der Anordnung v o m 28. Juni 1979 Auslegung des Merk mals ..willkurlich" ins-

(GBl.D D R I,S .151) keiner Begrundung u n d gesamt bisher nicht sehr ergiebig ge w es e n
konnten bis zu diesem Zeitpunkt (5 23 der ist (vgl. N o w a k a.a .0 .Artikel 6 Rdn. 12ff.,
V O v o m 30. N o v e m b e r 1988) nicht mit der N o w a k E u G R Z 1983, 11, 12; Polakiewicz

Beschwerde angefochten werden. E u G R Z 1992, 177, 182; R a m c h a r a n , Nether-

lands Internat. L a w R e v i e w 30, 1983, 297,
Diese Regelung verstieB gegen die Ein-

316 ff.: Boyle in: Ramcharan [Hrsg.], Th e
schrankungskriterien des Artikels 12 Abs. 3

Right to Life in International Law, 1985,
IPbiirgR, gegen den Grundsatz, daR Ein-

S .221 ff.), so zeichnet sich doch, au c h in der
schrankungen die A u s n a h m e bleiben sollten,

Rechtsprechung anderer Staaten (vgl. ins-
un d gegen das allenthalben aufgestellte Prin-

besondere U S Su p re m e Court 471 U S 1 in
zip, daB die Versagung der Ausreise mit

der Sa ch e Tennesse e v . Garner, 1985), die
Rechtsbehelfen anfechtbar sein miisse (Han-

Tend출라z ab, den mit der Moglichkeit todli-
汎 린 m 출 . 讓 疇0 . S . 148). De r Senat ubersieht

cher Wirk ung verbundenen SchuBwaffen-
nicht, d a B a u c h and ere La nd e r die Ausreise

gebrauch von Staatsorganen unter starker
ihrer eigenen Burger beschranken, daB die

Betonung des VerhaltnismaBigkeitsgrund-
Ausreisefreiheit bei der Schaffung des

satzes auf Falle einzugrenzen, in de ne n eine
Grundgesetzes nicht zu einem selbstandigen

Gefahrdung vo n Leib u n d Le be n anderer zu
Grundrecht gemacht worden ist (vgl. Pieroth

befurchten ist (Boyle a.a.0 .S .241 f;Desch,
JuS 1985, 81, 84;Rittstieg AK, 2.Auf1., Art. 11 o s t e r r . Ze it s ch r . f. off. R e c h t u . V o l k e r r e c h t
G G , Rdn. 1ff., 37) u n d daB dies damals auch

36, 1985, S . 77, 102; R a m c h a r a n a .a .0 .
mit der Besorgnis be g nm d et wurde, die (1983] S .318). In der ,,A11gemeinen Bemer-
arbeitsfahigen Jahrgange wiirden in u n e r -

kung " des Menschenrechtsausschusses der
w u n s c h t e m M a C e aus wan der n (Jahrbuch des

V e r e i n t e n N d t i o n e n z u m R e c h t a u f L e b e n
Offentlichen Rechtes der Gegenwart, Neue

aus d e m Jahre 1982 (General C o m m e n t
Folge. Bd. 1,1951 S .44). Ihmist auch bewuBt,

6/16 - A/37/40, S .93 ff. - ,abgedruckt bei
daB es in den Vereinten Nationen Meinungs-

No wa k, U N O - P a k t tiber burgerliche u n d
unterschiede zwischen Entwicklungslan-

politische Rechte [1989], S . 879 sowie bei
dern, die das Ab w a n d e r n der Intelligenz Graefrath, M e n s c h e n r e c h t e u n d internatio-
verhuten wollen, u n d de n westeuropaischen

nale Kooperation [1988), S .263) heiBt es, der
Mitgliedsstaaten gibt, die auf eine moglichst

sch린출z des Lebe料惡 vor willkiirlicher T心출狀理g
unbeschrankte Ausreisefreiheit dringen sei v o n uberragender Bedeutung; das
( H a n n u m a .a .0 . S . 31, 52, 55, 109ff.); u n d

Ges et z m u s s e die U m s t a n d e , unter d e n e n
daB zur Tatzeit in den unter sowjetischem

staatliche Organe jemanden seines Lebens
EinfluB stehenden Staaten du rc hw eg Ausrei-

beraub출狂 린心rfen, ,,strikt ko理출rallier출料 暇간d
sebeschrankungen bestanden (vgl. R . Hof-

begrenzen" (a. a .0 .Abschnitt 3).
m 詠 라 理 출. 適. 0 . S . 239ff.; H a n n u m a . a . 0 .

S . 96ff.; G . B r u n n e r in: M e n s c h e n r e c h t e in D i e G r e n z e z u r Willkiir ist n a c h d e r Auffas-

d e n Staaten des Wa r s c h a u e r Pakts, Bericht sung des Senats insbesondere uberschrit-
der Unabhangigen Wissenschaftlerkommis- ten, w e n n der SchuBwaffengebrauch an der
sion, 1988, S . 165ff.; K u s s E u G R Z 1987, Gr e n ze d e m Z w e c k dient, Dritte v o m u n e r -

3o5) . laubten Grenzubertritt abzuschrecken . D a B

die ,,Befeh1s1age ", die die vorsatzliche
D a s G r e n z r e g i m e der D D R e m p f i n g jedoch

Totung von ,,Grenzver1etzern " einschloR,
seine b e s o n d e r e H a r t e da d u r c h , dall D e u t -

s c h e a u s d e r D D R e i n b e s o n d e r e s M o t i v fii了
auch dieses Ziel hatte, liegt auf der Hand.

d e n W u n s c h , die G r e n z e n a c h Wes t-B er lin [m vorliegenden Fall ergibt sich bei gleich-
u n d Westdeutschland z년心berqueren, hat- zeitiger Verletzung der Artikel 6 u n d 12
ten: Sie gehorten mit d e n M e n s c h e n auf der IPburgR eine Menschenrechtsverletzung
a n d e r e n Seit e d e r G r e n z e z u ei n e r N a t i o n ferner daraus, dall das Grenzregime in sei-
u n d wa re n mit ihnen durch vielfaltige v e r . ner beispiellosen Perfektion u n d d e m durch
wandtschaftliche u n d sonstige personliche 5 27 des Grenzgesetzes iV mit 3 213 Abs. 3
B e z i e h u n g e n ve rb u nd e n. S t G B - D D R bestimmten, in d e r Praxis r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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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htslos angew andte n Schuflwaffenge- gekennzeichnet war, keine Wirksamkeit
brauch M e n s c h e n betraf, de ne n aufgrund gehabt. E r hat bei der Suche nach d e m
einer die Ausreise regelmaBig u n d ohne milderen Recht (3 2 Abs. 3 S t G B i.V . mit

Begr imd un g versagenden Verwaltungspra- Artike1315 Abs. 1 E G S t G B f auBe r Betracht zu

xis verw ehr t wu r d e, a u s der D D R in d e n bleiben, weil bereits die D D R bei Zugrunde-
w e s t l i c h e n Tei l D e u t s c h l a n d s u n d i n s b e s o n - legung der von ihr anerkannten Pnnzipien
d e r e B e r l i n s z u re is en . den Rechtfertigungsgrund hatte einschran-

kend auslegen miissen.
(4) D e r Senat nimmt, w a s das Recht auf

Leben angeht, die von der Revision des De r Senat hatte sodann der Frage nachzugehen, ob
Angeklagten W gemachten kritischen Hin- 3 27 des Gr-nzgesetzes mit Auslegungsmethoden,
weise auf die Auslegung des 5 11 U Z w G die d e m Recht der D D R eigentumlich w a r e n , s o

sowie der $5 15, 16 U Z w G B w (ebenso Pola- hatte ausgelegt we r d en konnen, da B die genann-
kiewicz E u G R Z 1992, 177, 185) ernst. E r ten Menschenrechtsverletzungen vermieden w u r -

findet e s befremdlich, d a B im S c h h f t t u m bei den; ein so eingegrenzter Rechtfertigungsgrund
der Auslegung des 3 16 U Z w G B w ein beding- w 초 r e m i t R i i c k s i c h t 출년를 Ar t i k e l 1 0 3 A b s . 2 G G z 린

ter Totungsvorsatz als von der Vorschnft beachten. Die Pnifung ergibt, daB eine solche
gedeckt bezeichnet worden ist (Jess/Mann, A狀린출g빈恥g 了린詠glich ge w e s en ware, daB der so
U Z w G B w , 2. Aufl. 1981, 3 16 Rdn. 4), u n d bestimmte Rechtfertigungsgrund jedoch das Ver-
pflichtet Frowein (in: Kritik u n d Vertrauen, halten der Angeklagten (Dauerfeuer mit beding-
Festschrift fur Peter Schneider, 1990 S .112 ff.) t e m Totungsvorsatz) nicht gedeckt hatte.
darin bei, daB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er SchuCwaffengebrauch ge- a) D e r Senat legt bei dieser Auslegung nicht die

ge n Me ns ch en angesichts seiner unkontrol-
Wertordnung des Grundgesetzes oder der M R K

lierbaren Gefahrlichkeit (vgl. dazu B G H S t zugrunde; er beschrankt sich darauf, die Vorga-

35, 379, 386) auch im Grenzgebiet (3 11
b e n zu benicksichtigen, die im Recht der D D R
f u r e i n e m e n s c h e n r e c h t s f r e u n d l i c h e G e s e t z e s -

U Z w G ) auf die Verteidigung von Menschen
beschrankt w e r d e n sollte (a. a .0 . S . 117),

auslegung angelegt waren. Ausgangspunkt ist

also auf Falle, in denen von demjenigen, auf Artikel 89 Abs. 2 der Verfassung der D D R ;
d a n a c h d u r f t e n R e c h t s v o r s c h r i f t e n d e r V e r f a s -

de n geschossen wird, eine Gefahrdung v o n

L e i b o d e r L e b e n a n d e r e r z u b e f u r c h t e n ist. sung nicht widersprechen. N a c h Artikel 30 der

Der Umstand, daB die derzeitige Auslegung
v출피친ssung waren Personlichkeit 니料d Freiheit

der SchuBwaffenvorschhften des geltenden
eines jeden Biirgers der D D R unantastbar u n d
Einschrankungen nur d a n n zulassig, w e n n sie

Rechts im Lichte des Verhaltnism를麗igkeits-
prinzips nicht in jeder Weise befnedigend ist

im Z u s a m m e n h a n g mit strafbaren Ha nd lu ng e n

(vgl. auch B G H S t 26, 99), rechtfertigt indes- oder einer Heilbehandlung gesetzlich begiiin-

s e n k e i n V e r s t a n d n i s f u r d e n S c h u C w a f f e n - det waren; Rechte durften ,,nur insoweit einge-

gebrauch durch die Grenztruppen der DD R; schrankt werden, als dies gesetzlich zulassig

dieser w a r durch sine Konstellation gekenn- u n d unumganglich ist" (Artikel 30 Abs. 2). D a s

zeichnet, di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
Recht 출狀를 Lebe理 린理d korperliche Unverseh린heit

land angesichts ihrer offenen Grenzen keine
w a r in der Verfassung der D D R nicht ausdruck-

Parallele hat. lich genannt; au c h ist dieses Recht in d e m Sinne,

wie es Gegenstand westlicher Verfassungen ist,
dd) Die Verletzung der in de n Artikeln 6 u n d 12 in d e r Literatur d e r D D R ni ch t a u s d n i c k l i c h

des Internationalen Pakts garantierten M e n - behandelt wa r d en (vgl. z.B . E . Po pp e [Hrsg.j
schenrechte in ihrem spezifischen, (lurch die Grundrechte des Burgers in der sozialistischen
Verhaltnisse a n d e r in n er d eu t sc h e n G r e n z e Gesellschaft, 1980, S . 163, 265). Schon im Blick

gekennzeichneten Z u s a m m e n h a n g macht es auf Artikel 6 IPburgR k a n n es aber ke in em
d e m Senat unmoglich, bei der Rechtsanwen- Zweifel unterliegen, daC die Verfassungsvor-
d u n g die Vorschnften des 3 27 des Grenzge- schrift d e s Artikels 3 0 Abs. 1 V e r f D D R , i n d e m sie

setzes sowie des 5 2 1 3 Abs. 3 S t G B - D D R in die Per료諒理lichkeit f立r 빈간출理公犯 출巨출r erk拉린e, d e n

d e m Umfang, wie sie in der Staatspraxis der S c h u t z d e s L e b e n s einschloB; d e m n a c h ist Arti-

D D R verstanden w a r d e n sind, als Rechtferti- kel 3 0 Abs. 2 V e r f D D R zu e n t n e h m e n , d a B

gungsgrund zugrundezulegen. Die Verhalt- Eingriffe in das Le be n gesetzlich begrundet sein
nisse a n d e r G r e n z e w a r e n a u c h u n t e r mu B t en (vgl. K .Sorgenicht u .a., Verfassung der
Berucksichtigung der wirtschaftlichen und D D R , 19 6 9 Artikel 3 0 A n m . 1; G . Brunner,

sozialen Nachteile, die fiir d e n betroffenen M e n s c h e n r e c h t e in der D D R , B a d e n - B a d e n

arbeitsfahiger Me ns ch en verbunden sei
1989 S . 111, 113). Mit der Abschaffung der
Tode sst rafe d u r c h d a s Vierte Strafrechtsande-

ebensrecht der Men sc he n niedriger ein-
rungsgesetz v o m 18. De z e m b e r 1987 (GBl.
D D R I S . 301) wollte die D D R ersichtlich d e m

schatzt als das Interesse, sie am Verlassen des Menschenrecht auf Le be n Rec hn ung tragen.

Staates zu hindern. Der im DDR-Recht vorge- D i e Vorschrift d e s Artikels 3 0 A b s . 2 Satz 2 d e r

sehene, in S 27 des Grenzgesetzes bezeich- Verfassung der D D R brachte einen Gesichts-

nete Rechtfertigungsgrund hat deswegen punkt z u m Ausdruck, der im Verfassungsrecht
von Anfang an in der Auslegung, die durch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ls Grundsatz
di e tatsachlichen Ve rh al tn is se a n d e r G r e n z e der VerhaltnismaBigkeit bezeichnet w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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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 d e r s als im nationalsozialistischen Fiihrer- VerhaltnismaCigkeitsgrundsatz Rechnung trug.
staat g a b es in der D D R keine Dokthn, nach der 3 27 Abs. 2 Satz Ides Grenzgesetzes ist dann s o z u

d e r b l a R e W i l l e d e r I n h a b e r tatsachlicher M a c h t v e r s t e h e n : D e r G r e n z s o l d a t d u r f t e z w a r in d e n

R e c h t z u s c h a f f e n v e r m o c h t e . G e s e t z e w a r e n dart b e z e i c h n e t e n Falle n d i e S c h u B w a f f e z u r

verbindlich (vgl. Artikel 49 Abs. 1 der Verfas- Vethinderung der Flucht einsetzen; der Rechtfer-
sung); sie konnten allein v o n der V o l k s k a m m e r tigungsgrund fand aber eine Grenze, w e n n auf
erlassen w e r d e n (Artikel 4 8 Abs. 2 der Verfas- e i n e n n a c h d e n U m s t a n d e n u n b e w a f f n e t e n u n d

sung). Zur ,,Durch1uhrung der soziaUstischen a u c h sonst nicht fur Leib o d e r L e b e n an d e r er

Gesetzlichkeit" w a r die Rechtspflege berufen, gefahrlichen Fluchtling mit d e m - bedingten
die die Freiheit, da s friedliche Leben, die Rec hte oder 린理bedingt딘料 - vors친를z, ihn zu tot출流,
u n d die W u r d e d e r M e n s c h e n z만sch竝tzen hatte geschossen wurde. Hi e m a ch w a r die bedingt

(Artikel 90 Abs. 1 der Verfassung). Die Richter vorsatzliche Totung, wie sie unter de n gegebenen

sollten nach Artikel 96 Abs. 1 der Verfassung in Umst ande n in der A n w e n d u n g vo n Dauerfeuer

ihrer Rechtsprechung unabhangig sein. Hier- z u m A u s d r u c k k a m , v o n d e m in menschenrechts-

nach beanspruchten die Gesetze eine Geltung, freundlicher Weise ausgelegten 5 27 Abs. 2 des
die nicht durch W e i s u n g e n oder die tatsachliche Grenzgesetzes nicht gedeckt; das wurd e auch

Staatspraxis bestimmt war. W e r heute d e n Inhalt dann gelten, w e n n der Sachverhalt unter 3 27
der Gesetze der D D R unter Berucksichtigung Abs. 2 Satz 2 des Grenzgesetzes (Ergreifung v o r l

der DDR-Verfassung und der Bindung der D D R Personen, die eines Verb rec hens n a c h 5 21 3

an die intemationalen Menschenrechtspakte zu Abs. 3 StGB-DDR dnngend verdachtig sind) sub-
ermitteln sucht, unterschiebt d e m n a c h nicht sumier t w u r d e . In diese n Fallen ha t d e r S c h u t z d e s

d e m Recht der D D R Inhalte, die mit d e m eige- Lebens Vorrang; dies kann auch auf de n Rechts-

n e n Anspruch dieses Rechtes unvereinbar gedanken des 3 27 Abs. 5 Satz 1 des Grenzgeset-
w a r e n . D e r E r s t e Stel lve rtr eter d e s V o r s i t z e n d e n zes - bei men sc hen re cht sf reu nd lic he r Aus le -

d e s M i n i s t e r r a t e s d e r D D R h a t a m 25. M a r z 1 9 8 2 gu n g - gesttitzt werden.

in der Volkskammer bei der Einbnngung des
c) Bei dieser Auslegung ist das Verhalten der

Grenzgesetzes u .a. ausgefuhrt, die Regelung
Angeklagten nicht vo n d e m Rechtfertigungs-

liber de n SchuBwaffengebrauch (5 27) enthalte
grund des 5 27 Abs. 2 des Grenzgesetzes

..nicht m e h r u n d nicht weniger, als auch andere
gedeckt gewesen; sie ha be n danac h auch nach

Staaten fiir ihre Schutzorgane festgelegt ha-
d e m Recht der D D R einen rechtswidngen Tot-

ben"; die A n w e n d u n g der SchuBwaffe sei ,,die
schlag begangen.

호린駱출rste M a O n a h m e " geg誇料 Personen, die
,Verbrechen gege n die Rechtsordnung der
D D R b e g a n g e n h a b e n oder sich der Verantwor- bestraft w e r d e n , w e n n die Strafbarkeit z u r Tatzeit

4 . N a c h Ar ti ke l 1 0 3 A b s . 2 G G k a n n e i n e T a t n u r

tung fiir die begangen e Rechtsverletzung zu gesetzlich bestimmt wa r (Ruckwirkungsverbot).
entziehen suchen" (Volkskammer, 8.Wahlper., Diese Verfassungsbestimmung verbietet die Be-
4 .Tagung, S .88f der Sten. Niederschrift). strafung der Beschwerdefuhrer nicht.

a) Unter d e n vorstehend (zu 2, 3) dargelegten
b ) Eine an den Artikeln 6, 12 IPburgR onentierte

Um s t an d e n gibt es Gn i n de fiir die Auffassung,
Auslegung des 3 27 des Grenzgesetzes kann sich

da B Artikel 103 Abs. 2 G G die Bestrafung der
auf den genannten, in Artikel 30 Abs. 2 Satz 2 der

Angeklagten v o n vomherein nicht hindert, weil
DDR-Verfassung enthaltenen VerhaltnismaBig-

die Tat nach d e m hchtig ausgelegten Recht der
keitsgrundsatz stutzen; dieser Grundsatz hat in

D D R zur Tatzeit strafbar war. O b die Angeklag-
anderem Z u s a m m e n h a n g auch in 3 26 Abs. 2

ten dies erkannt haben, ist eine Frage, die
Satz 2, 3 des Grenzgesetzes sowie in seiner

lediglich Entschuldigungsgrunde bethfft.
Formulierung, daB die A n w e n d u n g der SchuB-
waffe ..die 초빈路erste M a B n a h m e der Gew alt an - b ) Der Senat hat jedoch nicht libersehen, daB im
w e n d u n g gegenuber Personen" sei (5 27 Abs. 1 Hinblick auf Artikel 103 Abs. 2 G G die Frage

Satz 1 des Grenzgesetzes), Ausdruck gefunden. aufgeworfen werden kann, welches Verstandnis

E s liegt deshalb nahe anzunehmen, daB der v o m Recht derTatzeit zugrunde zu legen ist. Wird

VerhaltnismaBigkeitsgrundsatz, so wie er in der an das Tatzeitrecht ein BeurteilungsmaBstab
D D R gait, verletzt wurde, w e n n derjenige als angelegt, der die Handlung, obwohl sie v o m Staat
Tater eines Verb rec hens n a c h 5 213 Abs. 3 Satz 2 befohlen warden war, als rechtswidrig erscheinen
Nr. 2 S t G B - D D R verstanden wurde, der die M a u e r laBt (vorstehend zu 2,3), so ergibt sich, daB das

mit einer Leiter uberstieg. Verhalt es sich so, d출料流 Ruckwiikungsveibot dei Bestrafung nicht entge-
w a r de r G e b r a u c h de r S c h u B w a f f e n a c h S 2 7 gensteht. Wird dagegen bei der Wurdigung der

Abs. 2 des Grenzgesetzes unzulassig, weil sich die Rechtslage, die zur Tatzeit bestanden hat, haupt-
Flucht nicht als ein Ve rb r ec h en n a c h 5 213 Abs. 3 s a c h l i c h a u f d i e t a t s a c h l i c h e n M a c h t v e r h a l t n i s s e

S a t z 2 Nr . 2 S t G B - D D R darstellte. A b e r selbst im Staat abgestellt, so kann die A n w e n d u n g des
w e n n di e v o m O b e r s t e n G e r i c h t u n d v o m G e n e - Artikels 103 Abs. 2 G G zu einem anderen Ergeb-

ralstaatsanwalt vorgegebene Auslegung, im ubri- nis fuhren. Das gilt vor allem, w e n n d e m Ange-
gen auch die Anwendbarkeit des 3 213 Abs. 3 klagten von einer staatlichen Stelle befohlen
Satz 2 Nr. 5 StGB-DDR zugrunde gelegt wird, so worden ist, ein allgemein anerkanntes Recht,
gestattete doch der Wortlaut des 3 27 Abs. 2 des z u m a l das Recht auf Leben, zu verletzen. Hier

Grenzgesetzes eine Auslegung, die d e m auch im kann sich die Frage stellen, ob u n d unter welchen
Recht der D D R (eingeschrankt) vorhandenen Umstanden aus einem solchen Befehl zugun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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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 n m u B , die Strafbarkeit sei zur Tatzeit nicht

tene Riickwirkungsverbot. De r Senat folgt

nicht d e m Vorschlag (vgl. neuestens
gesetzlich bestimmt gewesen. F .C .Schroeder JZ 1992, 990, 991), das Ruck-

wirkungsverbot generell nur auf die Tatbe-
aa) Die Frage, welche Bedeutung Artikel 103 standsstufe un d nicht auf die Rechtswidhg-

Abs. 2 G G fur die Beurteilung von Handlun- keitsstufe zu beziehen. Nicht i m m e r spiegelt
g e n hat, die unter eine m fruheren Re gi m e d a s Verh alt nis v o n T a t b e s t a n d u n d Rechtfer -

im staatlichen Auftrag v o r g e n o m m e n w o r -
tigungsgrund einen Sachverhalt wider, bei

d e n sind u n d M e n s c h e n r e c h t e w i e d a s
d e m die Rechtsgutverletzung auch in de n

R e c h t au f L e b e n verletzen, ist n o c h n i c h t
gerechtfertigten Fallen ein soziales Unwert-

vollstandig geklart (vgl. Schunemann in urteil erlaubt, die Entscheidung des Gesetz-
Festschrift fur Hans-Jurgen Bruns, 1978, gebers, den Tatbestand einzuschranken oder
S . 2 2 3 ff.; Denc ker , KritV 73, 1990, S . 299, aber bei uneingeschranktem Tatbestand
3 0 4 u n d Polakiewicz E u G R Z 1992, 177, einen Rechtfertigungsgrund vorzusehen, ist
188). Die in diesem Z u s a m m e n h a n g ge- u n t e r U m s t a n d e n n u r t e c h n i s c h e r N a t u r . W a r
n a n n t e n Entscheidungen des Bundesver- eine tatbestandsmaCige Ha n d l u n g zur Tat-
fassungsgerichts (BVerfGE 3 , 225 ff.; 6 , zeit nicht rechtswidrig, so kann sie d e m n a c h
1951f.) betreffen nicht das Strafrecht; auch grundsatzlich nicht bestraft werden, w e n n

die Frage, ob eine laufende strafrechtliche der Rechtfc;tigungsgrund nachtraglich be-
'v'eq'ahrungsfrist verlangert wer den ka nn seitigt warden ist (Eser in Schonke/Schroder
(BVerfGE 25, 269ff.), ist nicht einschlagig. 24. Aufl. 3 2 Rdn. 3). Bleibt namlich ein fruher
D a s Problem des Ruckwirkungsverbots bei vorgesehener Rechtfertigungsgrund auCer
Rechtfertigungsgrunden ist in der deut- Betracht, so wird das fruhere Recht z u m

schen Rechtsprechung v o m Obersten Ge - Nachteil des Angeklagten verandert (vgl.
richtshof fur die Britische Zo ne aufgeworfen Jakobs, Strafrecht Allgemeiner Teil 2 .Aufl.,
w o r d e n ( O G H S t 2 ,231 ff.). 1991 S . 121). Insoweit ist mithin auch im

Die in der Rechtsprechung des Internatio-
R a h m e n der Prufung nach 3 2 Abs. 3 St G B

nalen Militartnbunals von Nurnberg sowie grundsatzlich das Ruckwirkungsverbot zu
b e a c h t e n .

insbesondere in der Entscheidung im sage-
n a n n t e n JuhstenprozeB (Ill. US-Militarge- A u s dieser E r w a g u n g ist in der neuesten
richtshof, Urteil v o m 4 . D e z e m b e r 194 7 , D i s k u s s i o n im H i n b l i c k a u t Falle d e r vorlie-

S .29 ff. des offiziellen Textes) unter wesent- ge nd en Art die Folgerung abgeleitet w o r -

lichem EinfluB angelsachsischer Rechts- den, d a B ein zur Tatzeit praktizierter Recht-
iiberzeugu料ge理 e理출wickelten Gesichts- fertig狀理gsgrund, m a g er auch ubergeord-
punkte sind von der spateren deutschen neten N o r m e n widersprechen, nicht z u m

Rechtsprechung nicht u b e r n o m m e n w o r -
Nachteil des Angeklagten auCer Betracht

den. D a s Verbot der Verurteilung v o n
bleiben darf, weil dann unter VerstoB ge ge n

Taten, die zur Zeit ihrer Be g eh u ng nicht Artikel 1 0 3 A b s . 2 G G e i n e Stra fbar keit
strafbar w a r e n , findet sich a u c h in Artikel 15

begnindet wurde, die zur Tatzeit nicht
d e s In t er n a ti o na l en P a k t s s o w i e in Artikel 7

bestanden hat (Jakobs in J.Isensee [Hrsg.j,
M R K . D o c h 1st b e i d e n V o r s c h h f t e n e i n z w e i -

Vergangenheitsbewaltigung durch Recht,
ter Absatz angefugt, i汎 린em es hei理t, 1992, S .3 6 ff.; dort a u c h Isensee S .91, 105 ff.;

' das grundsatzliche Ruckwirkungsverbot Grunwald StV 1991, 31, 33; Rittstieg, D e m o -
schlieBe nicht die Verurteilung vo n Perso- kratie u n d Rech t 1991, 404; Pieroth
n e n a u s , deren Tat zur Zeit ihrer Be g e h u n g V V D S t R L 51, 1992, S . 92ff., 102f[., 144 ff.,
nach de n vo n der Volkergemeinschaft 출 料 딘 r - 168 ff.; dort a u c h Isensee S . 134 ff.; D e n c k e r
kannten allgemeinen Rechtsgrundsatzen KritV 73, 1990, S .299, 306; differenzierend
strafbar war. Die Bundesrepublik Deutsch- Polakiewicz E u G R Z 1992, 177, 188ff.;
land hat jedoch gegenuber Artikel 7 Abs. 2 vgl. auch Dreier, V V D S t R L 51, 1992,
M R K d e n Vorbehalt (Artikel 64 M R K ) S . 137).
gemacht, daB die Vorschrift nur in de n

Grenzen des Artikels 103 Abs. 2 G G ange- bb) Der Senat folgt dieser Auffassung im Ergeb-
w a n d t w e r d e n wiirde (BGBl. II 1954 S . 14). m s nicht .

G e g e n Artikel 15 Abs. 2 des Internationalen

Pakts hat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1) Dabei sind allerdings nicht die Vor-

keinen Vorbehalt erklart; das andert nichts schriften der D D R liber die Bestrafung v o l l

daran, d a R a u c h insoweit Artikel 1 0 3 Ab s. 2 Verbrechen gegen den Frieden, die Mensch-

G G als Verfassungsrecht vorgeht. lichkeit un d von Kriegsverbrechen (insbe-

sondere Artikel 9 1 Satz 1 der Verfassung der
RechtfertigungsgriJnde sind nicht generell D D R ) oder die Bestimmung des 3 95 StGB-
v o n d e m S c h u t z b e r e i c h d e s Artikels 1 0 3 D D R heranzuziehen. Die letztgenannte Be-
Abs. 2 G G ausgeschlossen (vgl. Ruping, Bon- stimmung schlieBt zwar anscheinend ohne
ner Kom men ta r - Zweitbearbeitung - Arti- Einschrankung die Berufung auf grund- un d
kel 103 Abs . 2 Rd n. 50, Kratzsch G A 1971, menschenrechtswidrige Gesetze aus. W i e
65ff.; Engels G A 1982, 109, 114ff.). Das gilt ihre Stellung im Gesetz zeigt, betrifft die
a u c h fur d a s in Artikel 103 Abs. 2 G G enthal- Vorschrift aber nu r die in d e n U 8 5 bis 94

. 744 .



Deutscher Bundestag - 12.Wah1periode D r u c k s a c h e 1 2 / 6 8 5 4

S t G B - D D R bezeichneten Verbrechen; eine gleich gewichtigen Einwendungen ausge-
Nachprufung von Gesetzen am Maflstab der setzt ist. uberhaupt keiner Auslegung
G r u n d - u n d M e n s c h e n r e c h t e sollte sie n i c h t zuganglich ware, die sich an de n M e n -

generell begrunden. D e m entspricht es, daB s c h e n r e c h t e n orientiert.

3 95 S t G B - D D R nach der damaligen offiziel-
len Auslegung (DDR-Kommenta r U 95 c) Steht hiernach den Angeklagten kein Rechtfer-

A n m . 1) d e n Inhalt v o n Artikel 8 des Statuts tigungsgrund zur Seite, so ha b e n sie rechtswid-

d e s Internationalen Militartribunals v o r l
rig d e n Tatbestand des 5 212 S t G B erfullt.

N心mber g iibernehme料 sol北e. Deswegen trifft im Ergebnis die Auffassung der
J u g e n d k a m m c r zu, da B das Recht der Bundes-
republik Deutschland an we n db a r ist, weil es im

(2) Der Senat ist aus folgendem Grunde
Sinne des 3 2 Abs. 3 S t G B milder ist als die

d e r Ansicht, d a B Artikel 103 Abs. 2 G G hier
entsprechenden Tatbestande (S5 112, 113) des

nicht der A n n a h m e entgegensteht, die Tat
Strafgesetzbuchs der D D R ; dies ergibt sich dar-

sei rechtswidrig: Entscheidend ist, wie dar- aus, d a B in 3 2 1 3 S t G B fur m i n d e r s c h w e r e Falle
gestellt, ob die Strafbarkeit ,,gesetz1ich

ein niedrigerer Strafrahmen vorgesehen ist.
bestimmt war", bevor die Tat begangen
w u r d e .

h a l t e n hat, ist d e r Richter nicht im S i n n e

reiner Faktizitat an diejenige Interpretation
III.

gebunden, die zur Tatzeit in der Staatspra-

Ausdruck gefunden hat. Konnte das A u f dieser Grundlage ergibt die sachlichrechtliche

s5를cGesetzes gegebenen Grenzen im
Nachprufung, daB die J u g e n d k a m m e r das Verhal-

ten der Angeklagten zutreffend als gemeinschaftli-

Lichte der Verfassung der D D R so ausgelegt chen Totschlag (55 212, 25 Abs. 2 StGB) gewertet

3 9 喆를imHinblick auf Menschen-
hat.

a) Die mit der A b g a b e von Dauerfeuer verbun-
rechte entsprochen wurde, so ist das Tat-

dene, de n Angeklagten bewu Bte besondere
zeitrecht in di es e r m e n s c h e n r e c h t s f r e u n d l i -

Gefahrdung des Tatopfers ist vo n der Jugend-

2 die Strafbarkeit zur Zeit der Tat im k a m m e r im Z u s a m m e n h a n g mit der Befehls-

lage, der die Angeklagten entsprechen wollten,
Sinne des Artikels 103 Abs. 2 G G ,,gesetz-

ohne RechtsverstoB zur Grundlage ihrer An-
lich bestimmt" hat (im Ergebnis ahnlich n a h m e gemach t warden, die Angeklagten hat-
Alexy V V D S t R L 51, 1992, 132ff.; Schune-

ten mit bedingtem Totungsvorsatz gehandelt.
m a n n a . a . 0.; Liiderssen Z S t W 104 (1992), D u r c h d i e s e n V o r s a t z u n t e r s c h e i d e t s i c h d i e
S .735, 779 ff., vgl. ferner Starck u n d Maure r

abgeurteilte Tat von d e m in der Entscheidung
V V D S t R L 51, 1992, S . 141 ff., 147 f.). Ein

B G H S t 35, 3 7 9 be ha nd el te n Fall; dort hatte der
Rechtfertigungsgrund, der das Verhalten

Be am te nach der v o m Revisionsgericht hinge-
der Angeklagten gerechtfertigt hatte,

n o m m e n e n Feststellung des Tatrichters eine
w u r d e zwa r in der Staatspraxis, w i e sie s i c h

todliche Verletzung des Fliehenden nicht billi-
in 핀출r Befehlslage ausdruckte, ange的om.

g e n d in Kauf g e n o m m e n (a. a .0 . S .386).
m e n ; e r durfte aber d e m richtig interpretier-
t e n G e s e t z s c h o n d a m a l s n i c h t e n t n o m m e n b ) A u c h der Angeklagte H w a r Tater. Z w a r hat er
werden. D a s Ruckwirkungsverbot soll d e n das Tatopfer nur am Knie getroffen, wie e r e s

Angeklagten vor Willkur schutzen u n d die beabsichtigt hatte. Indessen ha b e n beide Ange -
Strafgewalt auf den Vollzug der allgemei- klagten ubereinstimmend mit Dauerfeuer ge-
ne n Gesetze beschranken (Schreiber, G e - schossen, u m S am Ubersteigen der M a u e r z u

setz u n d Richter, 1976, S .217); es schutztdas hindern, selbst w e n n e s ihn da s L e b e n kosten

Vertrauen, das der Angeklagte zur Tatzeit sollte. Z w a r hat, seitdem der Angeklagte H den
in d e n Fortbestand des damals geltenden T u r m verlieR, k e i n K o n t a k t z w i s c h e n d e n bei-

Rechts gesetzt hat (Ruping, Bonner K o m - de n Angeklagten bestanden. Beide handelten
m e n t a r - Zweitbearbeitung - ,Artikel 103 jedoch unter d e m EinfluB des gleichen Befehls
Abs. 2 G G Rdn. 16 m .w .N.|. Diese verfas- mit gleicher Zielsetzung. Allerdings sind bei r l u r

sungsrechtlichen Schutzrichtungen we r d en bedingtem Vorsatz an die Gemeinschaftlichkeit
hier nicht verfehlt: Die Erwartung, das der Tatbegehung (5 25 Abs. 2 StGB) hohe
Recht werde, wie in der Staatspraxis z L l r Anford erunge n zu stellen. Ihnen wird das Urteil

Tatzeit, auch in Zukunft so ange wand t \ v e r . der Jug end kam mer indessen noch gerecht. Bei-
den, dafl ein menschenrechtswiciriger de n Angeklagten w a r befohlen, selbst u n t e r

設echttertigu간할sgrund anerkannt wird, ist Inkaufnahme einer Tot니간g 출i린 d출라 Fluchtli간g
nicht schutzwurdig. E s ist keine Willkur, z u schieBen, w e n n d e s s e n Flucht nicht a n d e r s

w e n n der Angeklagte, w a s die Rechtswid- sicher zu verhindern war. Beide gingen, wie der
rigkeit seines T u n s angeht, so beurteilt Tatrichter festgestellt hat, davon aus, dafl
wird, wie er bei richtiger Auslegung des jeweils der andere d e m Befehl entsprechen
D D R - R e c h t s s c h o n zu r Tatzeit hatte b e h a n - werde. Mit ihrem jeweiligen Verhalten gaben

im ubrigen im Ergebnis gelten, w e n n ein
sie d e m a n d e r e n z u e r k e n n e n , d a B sie d a s Ziel

verfolgten, das ihnen beiden durch den Befehl
gesetzlicher Rechtfertigungsgrund, der vorgegeben war. E s entsprach der Befehls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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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B jeder der beiden Soldaten durch sein Schie- seiner Verantwortung befreit, w e n n die Ausfuh-
Ben zur Fluchtverhinderung beitrug. Unter die- rung des Befehls offensichtlich gegen die a n e r -

sen Um s t an d e n m u B sich der Angeklagte H das kannten N o r m e n des Volkerrechts oder ge g e n

Verhalten des Mit출理geklagten, das zur t호dli- Strafgesetze verst心惡t. Die Vorschrift k a n n 服 린 r 惡o

chen Verletzung fuhrte, im Sinne arbeitsteiliger verstanden werden, d a B in die se m Falle a u c h
M i t t a t e r s c h a f t z u r e c h n e n la ss e n. derjenige, der den VerstoB gegen das Strafrecht

nicht erkannt hat, fur seine Ha n d l u n g bestraft
D i e V o r s c h r i f t d e s S t G B - D D R tiber d i e M i t t a t e r -

w e r d e n kann; nur fur diese Personengruppe ist
schaft (5 22 Abs. 2 Nr. 2) begrundete keine

der Bezug auf die Offensichtlichkeit des Straf-
mildere Beurteilung im Sinne des 5 2 Abs. 3

rechtsverstoBes sinnvoll, w a h r e n d e s bei demje-
StGB. Die Angeklagten ha b e n die Tat auch im

nigen, der die Strafrechtswidrigkeit eingesehen
Sinne des S 22 Abs. 2 Nr. 2 S t G B - D D R gemein-

hat, nicht darauf a n k o m m e n kann, o b diese
schaftlich 祖狀sgefuhrt, indem beide rnit beding- offensichtlich w a r o d e r nicht.
t e m T출출狀理gsvorsatz schoss鷺理. Fiir S w린rde

ungeachtet der - nicht geklarten - Reihen- H i e m a c h w a r im R a h m e n d e s sonst mi l d e r e n
folge der Schiisse jedenfalls die Chance, sich
den Schussen des Angeklagten W durch 諒ber-

Bundesrechtes S 5 Abs. 1 W S t G a n z u w e n d e n .

Allerdings gilt das Wehrstrafgesetz unmittelbar
steigen der M a u e r zu entziehen, dadurch v e r -

nur fiir Soldaten der Bundeswehr (? 1 Abs. 1
mindert, daB auch der Angeklagte H auf ihn

WStG). D a es aber unbillig ware, das Untergebe-
schoB. Insofem hat auch dieser Angeklagte

理출料verh를unis der beid딘理 Angeklagte피 geg출理 .

Han dl un ge n vorg enom men, die geeignet w a .

liber ihren Befehlsgebem weder nach d e m Recht
ren, den T o d des Opfers herbeizufuhren (vgl.

d e r D D R n o c h n a c h B u n d e s r e c h t z u beruck sichti -
D D R - K o m m e n t a r 5 2 2 S t G B A n m . 5 unter Hi n-

gen, ist die Vorschnft des 3 5 W S t G zugunsten der
weis auf O G N J 1973, 87 u n d 177).

Angeklagten entsprechend anzuwenden.
c) Beid e Be s ch w e rd e f uh r e r w a r e n nicht e t w a t l u r

Gehilfen derer, auf die die Befehle zuruckgin- b ) N a c h 3 5 Abs. 1 W S t G trifft d e n Untergebenen

gen. Der Senat braucht nicht auf die Frage eine Sc h u ld nur, w e n n e r erkennt, d a B e s sich u m

einzugehen, ob u n d in welcher We is e die N e u - eine rechtswidnge Tat handelt oder dies nach
fassung der Vorschhft des 5 25 Abs. 1 S t G B d e n i h m b e k a n n t e n U m s t a n d e n offensichtlich

durch das 2 .StrRG eine Beurteilung ausschlieBt, ist. Die erste der genannten Voraussetzungen

wie sie der Bundesgehchtshof in B G H S t 18, 87 liegt, wie dargelegt, nicht vor. O b die Angeklag-
zugunsten bloCer Teilnahme v o r g e n o m m e n ten nach 5 5 Abs. 1 W S t G entschuldigt sind,

hatte (vgl. auch B G H N S t Z 1987, 224 f.). Hier hangt de mn ac h davon ab, ob es nach den ihnen
habe n die Angeklagten nicht nur alle Tatbe- b e k a n n t e n U m s t a n d e n offensichtlich war, d a B

standsmerkmale, auch durch wechselseitige ihnen sine rechtswidhge Tat im Sinne des

Zurechnung arbeitsteiligen Verhaltens, erfullt. Strafgesetzbuchs (6 1) Abs. 1 Nr. 5 StGB)
Sie habe n auch, anders etw a als diejenigen, die b e f o h l e n w o r d e n w a r .

u n m i t t e l b a r v o r d e m S c h i e B e n e i n e n B e f e h l

entgegennehmen, einen gewissen Handlungs- Die J u g e n d k a m m e r ninimt an, es sei fur die

spielraum gehabt, weil sie beim plotzlichen Angeklagten nach den ihnen bekannten U m -
Erscheinen des FIuchtlings auf sich allein standen offensichtlich gewesen, da B sie mit d e m
gestellt waren. Schon dieser Um s t a n d kenn- ih릿en befohlenen Schi출惡en ein Totungsdelikt
z e i c h n e t ihr V e r h a l t e n als Taterschaft. im Sinne des Strafgesetzbuches begingen.

Diese Bewertung halt im Ergebnis der sachlich-
2 . Die Angeklagten ha b e n d e n - mangels eines

rechtlichen Nachpnifung stand.
beachtlichen Rechtfertigungsgrundes rechtswidri-

gen - Totschlag auf Befehl begangen. Die Fest-
Die Ju g e n dk a m m er hat nicht ubersehen, daB die

stellungen ergeben, daC sie bei ihrer Tat nicht
Angeklagten als Grenzsoldaten der D D R einer

erkannt haben, da 0 die Ausfiihrung des Befehls
besonders intensiven politischen Indokthnation

gegen Strafgesetze verstieB (vgl. U A S .55, 58). Dies
ausgesetzt w a r e n u n d daB sie zuvor ,,im Geiste

steht indessen ihrer Schuld nicht entgegen.
des Sozialismus mit entsprechenden Feindbil-

a) De r Senat hatte in diesem Z u s a m m e n h a n g dern vo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 n d

zunachst zu prufen, o b bei e i n e m H a n d e l n auf von Personen, die unter Uberwindung der Sperr-
Befehl 3 258 Abs. 1 S t G B - D D R im Hinblick auf anlagen die D D R verlassen wollen, aufgewach-

$ 2 Abs. 3 S t G B milder ist als die entsprechende se n " sind. Sie hat a u c h unter diese n U m s t a n d e n

Vorschrift des Bundesrechts (3 5 Abs. 1 WS tG l . nicht die hohen Anforderungen verfehlt, die an
D a s w a r e der Fall, sofern der Soldat n a c h 3 2 5 8 die Offensichtlichkeit im Sinne des 5 5 Abs. 1

A b s . 1 S t G B - D D R i m m e r s c h o n d a n n v o n V e r - W S t G z u stellen sind. D e r So ld at h a t k e i n e

antwortung frei ware, w e n n er nicht positiv Prufungspflicht (Scherer/Alff, Soldatengesetz,
erk출린理출 hat, d출燎 die Ausfuhrung des Befehls 6.Auf1.19885 11Rdn.29).WoerZweife1hegt,die

gegen Strafgesetze verstieB. In diesem Sinne ernicht beheben kann, darf erd e m Befehl folgen;

k 理라출理 Ausfuhrungen in d e m D D R - K o m m e n t a r offensichtlich ist der StrafrechtsverstoB nur dann,

verstanden w e r d e n (S 25 8 S t G B A n m . 2 , 3d). w e n n e r jenseits aller Zweifel liegt (Amtliche

Indessen ist diese Kommentierung mit d e m Begrundung z u m Entwurf des Soldatengesetzes,
W o r t s i n n d e s G e s e t z e s n i c h t v e r e i n b a r . N a c h BT-Drucksache 2/1700 S . 21; vgl. auch Sch출lz/

3 258 Abs. I S t G B - D D R wird der Soldat nicht v o .l Lingens W S t G 3.Aufl. 1988 5 5 Rdn.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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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s ist aus Rechtsgrunden nicht zu beanstanden, Grenzbrecher zur Verhinderung der Plucht auch
w e n n die Ju ge n dk a mm er gleichwohl angenom- dann, d e m Befehl entsprechend, toten, w e n n d e t

m e n hat, e s sei na ch d e n U m s t a n d e n offensicht- Befehl rechtswidrig war. E s ist aus Rechtsgrunden
lich gewesen, daB das SchieGen hier gegen das nicht zu beanstanden, daB der Tathchter angenom-
Strafrecht verstieB. Die Ju g e n dk a m m e r hebt m e n hat, dieser In-turn stelle als A n n a h m e e m e s nicht

zutreffend auf d a s ,,Gebot d e r Menschli chkeit" anerkannten Rechtfertigungsgrundes einen Verbot-
ab, zu d e m u .a.gehore, daC auch der Str출간출ter sirrtum dar, der im Sinne des 3 17 Satz 2 S t G B v o n

ein Recht auf Leben hat. Damit will sie sagen, es den Angeklagten vennieden werden konnte. Der
sei ohne weiteres ersichtlich gewesen, daB der Tatrichter hat zur Begrundung der letztgenannten
Staat nicht das Recht habe, einen M e n s c h e n , der, Wertung wiederum darauf hingewiesen, daB das
o h n e a n d e r e z u bedrohen, unter Uberwindung Leben das hochste aller Rechtsg諒출er sei. D출m k就龍理
d e r M a u e r v o n e i n e m T e i l B e r l i n s in e i n e n a n d e - aus Rechtsgmnden nicht entgegengetreten werden.
ren hinuberwechseln wollte, zur Verhmderung Der Tatrichter hatte in diesem Zusammenhang auch
die ses 린料erlaubten Gr e n zi i b e린h린s ht출料 z u las- d출rauf hinweisen konnen, daB de n Angeklagten bei
sen. D e n Revisionen ist zuzugeben, daB die ihrer Schulung gesagt worden ist, Befehle, die gegen
A n w e n d u n g des Merkmals ,,offensicht1ich" hier die Menschlichkeit verstieBen, brauchten nicht

sehr schwierig ist. Iminerhin ist wah ren d der befolgt zu werden ( U A S . 12).
langen Jahre, in denen an der M a u e r u n d an den

sonstigen innerdeutschen Grenzen geschossen Auch im Zusammenhang mit der Frage des Verbots-
wurde, nicht bekannt geworden, daB Menschen, i r r t u m s wurde die An w e n d u n g des DDR-Rechts zu
die in der D D R in Politik, Truppenfiihrung, Justiz keiner milderen Beurteilung fuhren (5 2 Abs. 3
und Wissenschaft Verantwortung trugen, gegen StGB). Zwar ist im Schhfttum der D D R ausgefuhrt
das Toten an der Grenze offentlich Stellung worden, der Tater handele (nur dann) vorsatzlich,
g e n o m m e n haben. Verfahren gegen Schiitzen w e n n e r sich bewuBt sei, gegen die sozialen Grund-
w a r e n nichtdurchgefuhrtworden.Angesichts des n o r m e n z u verstoBen (DDR- Komm enta r 5 6 A n m . 1).
Lebensweges u n d der Um w e lt der Angeklagten N a c h Lekschas u .a .schlieBt der Vorsatz die "Selbst-
erscheint es auch nicht angemessen, ihnen ,,Be- erkenntnis ein, sich entgegen den Grundregeln
quemlichkeit", ..Rechtsblindheit" und Verzicht menschlichen Z u s a m m e n l e b e n s zu einetn sozial

auf eigenes De n k en z u m Vorwurf zu m a c h e n ( U A negativen Verhalten entschieden zu haben" (Straf-
S . 58). SchlieBlich sollte es den Angeklagten H recht der DDR, Lehrbuch, 1988, S .237). Doch gab es
nicht belasten, daB er ,,nach seiner eigenen Ein- hierzu keine einheitliche Auffassung (Lekschas 狀 . 출 .

lassung unmittelbar nach der Tat erkannt hat, daB a.a.0.). Aus der veroffentlichten Rechtsprechung
sein Vorgehen gegenuber S unmenschlich war" der Gerichte der D D R ergibt sich zu dieser Frage
( U A S .58); dieser Umstand kan n auch so gedeutet nichts. A u s alledem k a n n der Senat nicht entneh-

werden, daB die Konfrontation mit den Folgen der men, daB die irrige Annahme, ein offensichtlich
Schiisse das Gewissen des Angeklagten erstmals ge g e n das Strafrecht verstoBender Befehl m u s s e
geweckt hat. befolgt werden, bei der Anwendung des DDR-Rechts

AnlaB gegeben h출狀e, de n Vorsatz zu vemeinen.
Gleichwohl ist der Ju g en d k am m e r letztlich darin

zuzustimmen, daB die Totung eines unbewaffne-

ten Fluchtlings durch Dauerfeuer unter den gege-
Nachprufung stand. De r Tatiichtei hat, wie der

Zusammenhang der Urteilsgrunde zeigt, nicht
ubersehen, daB die Angeklagten erst nach d e m

4 . Die Strafzumessung halt der sachlichrechtlichen

b鷺料警料 u請간초理린e料 ei理 de r 班를schreckliches 만理d

jeder vemunftigen Rechtfertigung entzogenes
T u n war, daB der VerstoB gegen das elementare
T前tungsverbot auch fiir einen indoktnme린출n Bau der Berliner M a u e r aufgewachsen sind u n d

Men sc he n ohne weiteres einsichtig, also offen- ach Herkunft un d Lebensweg keine Moglichkeit
hatten, d e r Indoktrination eine kht is che Einschat-

sichtlich war. D e m entspricht es, daB die groBe
Mehrheit der Bev詠lker린料g in der D D R die zu n g entgegenzustellen. Ihre handwerkliche Be-

An w e n d u n g von SchuCwaffen an der Grenze rufsausbildung hat dazu ersichtlich ebenso wie die

miBbilligte. D a B es sich so verhielt, ist allgemein- Schulausbildung nicht beitr출gen k諒料理출理를 D i e

kundig. Auch der Umstand, daC die Befehlslage Angeklagten standen in der militahschen Hierar-

der Geheimhaltung des Vorganges Vorrang v o r
chie ganz unten. Sie sind in gewisser Weise auch

einer schnellen Lebensrettung des Opfers gab,
Opfer der mit dieser Gr e n ze ve r b un d e n en Verhalt-

zeigt, in we l ch em M a B e die VerantwortUchen nisse. W i e die Verteidigung zutreffend ausgefuhrt

eine MiBbilligung der Todesschusse durch die hat, haben Umstande, die die Angeklagten mcht zu

Bevolkerung voraussetzten. Das Tatopfer S , ein
v e r t r e t e n haben, dazu gefiihrt, daB sie vor Punk-

Zimmermann, hatte es strikt abgelehnt, zu den tions行초gern, die liber einen groBeren Uberblick

Grenztruppen zu gehen ( U A S . 14), und eine differenziertere Ausbildung verftigten,
strafrechtlich zur Verantwortung gezogen worden

3. Der Tatrichter hat nicht dusgeschlossen, daC die sind. Dies alles drangte zu milden Strafen. D e m hat
Angeklagten geglaubt haben, sie m竝流ten einen die Jug end kam mer Rechnung getragen.

L a u f h u l t e H o r s t k o t t e s c h출fer

H a g e r B a s d o r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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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m m e r 5 1

N u r fur d e n Di en st ge br au c h

Informationen des Obersten Gericht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Herausgeber:
Oberstes Gerlcht der Deutschen Demokratlschen Republik
1 0 2 6 Berlln, LittenstraBe 13

Die Informationen des Obersten Genchts erscheinen alle zwei Monate. Sie sind nur fiir d e n Dienstgebrauch
b e s t i m m t !

Verantwortlich fiir die Zusammenstellung:
Grundsatzabteilung
- Unterabteilung Information u n d Dokumentation -

I n h a l t

G e m e i n s a m e Beratung de s Ple num s de s Obersten Gerichts der D D R

u n d der Leitung des Ministeriums der Justiz a m 16. Juli 1986

G e m e i n s a m e s D o k u m e n t d e s O b e r s t e n Geri cht s d e r D D R u n d d e s M i n i s t e h u m s d e r

Justiz ..Aufgaben der Gerichte der D D R zur Verwirklichung der Beschlusse des

XI. Parteitages"

R e d e de s Stellvertreters de s Vorsitzenden d e s Ministerrates u n d Minister de r Justiz,

Hans-Joachim He린unger, zur Begr竝理d祉汎g des g를刷딘i理same간 Dok娘朧e린s

R e d e des Prasidenten des Obersten Gerichts der D D R , Dr. Gunter Sarge, z u r

Begr6犯d니料 des ge m ei n sa m e n Do ku m en t s

Diskussionsbeitrage

Genosse Siegfhed Heger, Sektorenleiter beim Zentralkomitee der S E D
Direktor des Bezirksgehchts Rostock, Inge Kersten

Direktor des Bezirksgerichts Karl-Marx-Stadt, Dr. Gerhard Hunefeld

O b e r s t e s G e r i c h t M i n i s t e r i u m d e r J u s t i z

d e r d e r

Deut sche n Demokratischen Republik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P l e n u m -

Aufgaben der Gerichte der Deutsci-ien Demokratischen Republik zur Verwirklichung
der Beschlusse des XI. Parteitages der S E D

I. Die Wertschatzung der Arbeit der Justizorgane, die
der Parteitag z u m Ausdruck brachte, ist fur alle

Mitarbeiter eine hohe Verpflichtung, die Beschlusse

Die Beschlusse des XI. Parteitages mit ihren mit ganzer Kraft u n d hoher Einsatzbereitschaft u m z u -

anspruchsvollen Zielen u n d W e g e n zur Fortsetzung
setzen, Dabei gibt der BeschluB des Sekretariats des
Ze nt ra l ko mi te e s v o m 24. O k t o b e r 1 9 8 4 z u m Bericht

der bewahrten Innen- u n d AuBenpolitik z u m W o h l e
der Kreisleitung der S E D Annaberg aktuelle Orientie-

des Volkes u n d zur Erhaltung des Friedens sind
r u n g e n .

verbindliche Gr만간dlage fur die T초ugkeit aller
Gerichte. Sie sind d e n Richtern, Se k r e t a r e n u n d Mit-

Schwerpunkte der gerichtlichen Tatigkeit sind:
arbeitern d e r G e h c h t e , d e n Sc h of f en s o w i e d e n Mit-

gliedern der gesellschaftlichen Gerichte Richtschnur
ihres H a n d e l n s u n d M a B s t a b fur die Qualitat ihrer

A r b e i t ,

- Unterstutzung der auBenpolitischen Ziele u n d

M a B n a h m e n von Partei un d Regierung mit den
Mitteln de s sozialistischen Rechts;

. 7 4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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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B n a h m e n zur allseitigen Starkung der Arbeiter- zu verdeutlichen und beizutragen, das Treueverhal-
u n d Bauern-Macht u n d zur Gewahrleistung des t e n z u r soz4比라isch출料 Hei獄피, d心 F諒rd奮料理g des

zuverlassigen Schutzes der sozialistischen Staats- Leistungswillens der Werktatigen sowie eine soziali-
u n d Gesellschaftsordnung, vor allem der staatli- stische Lebensweise auszupragen.
c h e n Sicherheit d e r D D R s o w i e d e r offentlichen

Fur die Gehchte der D D R ergeben sich aus d e m
Ordnung;

XI. Parteitag folgende Aufgaben:

. Unterstutzung der okonomischen Strategie der
Partei d e r Arbeiterklasse im Interesse eines h o h e n

Wirtschaftswachstums, u m die Einheit v o n Wirt- II.

schafts- u n d Sozialpolitik kontinuierlich fo린zi리ah-

ren, den Leistungswillen der Werktatigen zu for- 1. Die Haupttatigkeit der Genchte ist die Rechtspre-
d e m u n d volkswirtschaftliche Verluste zu verhin-

chung. Diese ist Ausubung sozialistischer Staats-
dern; macht mit spezifischen Mitteln u n d dient d e m

- Auspragung der sozialistischen Demokratie durch Schutz des Staates u n d der Rechte seiner Burger

Einbeziehung der Werktatigen in die gerichtliche sowie der Verwirklichung der Menschenrechte.

Tzitigkeit, insbesondere die Erho hun g der R o린e der Sie erfolgt nach d e m Grundsatz, da B alle Biirger

sch호린en un d der Mitglieder der gesellschaftlichen vor d e m Gesetz gleich sind. Ihre Qualitat ist

Gerichte; entsprechend den v o m Parteitag formulierten
Aufgaben zur Durchsetzung der Gesetzlichkeit

- Beitrag zur Entwicklung sozialistischer Verhal- 빈料d Rechtssicherheit z狀 erh출h출料. J e d e E理출schei-

tensweisen, zur Erhohung der Geborgenheit der dung m u B politisch durchdacht, gesetzlich richtig,
Biirger sowie zur Festigung ihres Vertrauensver- (iberzeugend begrundet und gesellschaftlich
haltnisses z u r Partei d e r Arbeiterklasse u n d z t ! m w i r k s a m sein.

sozialistischen Staat; be so nd er s sind de r Schut z

des Lebens, der Gesundheit, des pers諒料uchen D a s erfordert, die Eigenverantwortung der Ge -

E i g e n t u m s so w i e die Gar ant ie n fur die Realisie- richte fur die Bearbeitung und Entscheidung der

rung ihrer Rechte weiter auszubauen; verfahren zu erhohen. Injeder Phase des gericht-
lichen V e r f a h r e n s 1st au f die strikte Gesetzlichkeit

- Forderung der sozialistischen Personlichkeitsent- der Verfahrensdurchfuhrung zu achten. Im
wicklung Jugendlicher un d die Gestaltung soziali- besonderen M a B e gilt das fiir die Er諒料nung des
stischer Familienbeziehungen. Hauptverfahrens in Strafsachen. Beweise sind

Die Erfullung 련er d e n Gehchte流 초bertragenen Aufga-
sorgfaltig zu erheben und zu wurdigen. Das Recht

ben setzt eine zielgehchtete Leitungstatigkeit u n t e r auf Verteidigung ist umfassend zu gewahrleisten.

der Fuhrung der Grundorganisation der S E D v o r 출릿 료출
Im Strafverfahren hat das Geiicht zu garantieren,

Sie hat sich auf Schwerpunkte zu konzentrieren u n d da C jeder Schuldige zur Verantwortung gezogen,

zu gewahrleisten, da B auf allen Gebieten der gericht-
aber kein Unschuldiger bestraft wird.

lichen Tatigkeit eine hohe politisch-juhstische Quali- Bei der Durchfuhrung der Strafverfahren ist hin-
tat der Arbeit gesichert wird. D a s erfordert, d e n sichtlich der Strafzumessung weiterhin v o n d e n
d e m o k r a t i s c h e n Ze nt r al i sm us strikt du rc hz us et ze n . bewahrten Grundsatzen der Individualisierung
Dabei ist die Eigenverantwortung der Gerichte in d e n un d Differenzierung auszugehen. Die konse-
ei料zel理를汎 臺 b e n e n z u star ken . quente A n w e n d u n g des Strafrechts ist besonders

Die verantwortungsbewullte H a n d h a b u n g vo n Recht
gegeniiber solchen Tatern zu gewahrleisten, die

u n d Gesetz, die eng e Verbundenheit mit d e n Werkta-
die staatliche Sicherhe린 니服d 諒料출理간iche Ord料린理g

tigen, Aufgeschlossenheit u n d Konsequenz im U m -
gefahrden, die mit ihren Ha nd lu ng e n die B e v諒l-

g a n g mit d e n M e n s c h e n gehoren dabei z u m Berufs-
kerung beunruhigen, die sich auf Kosten des

e t h o s d e r Ri c h t er u n s e r e s L a n d e s u n d b e s t i m m e n d i e sozialistischen Staates oder der Burger berei-

A r b e i t s w e i s e d e r M i t a r b e i t e r d e r Ge ri c ht e . chern, die parasitar leben, die unbelehrbar u n d
nicht gewillt sind, die elementarsten Regeln des

Die Gerichte ha be n ihre Tatigkeit in die gesellschaft- Z u s a m m e n l e b e n s z u erfiillen.

liche Entwicklung des Territonums einzuordnen. Sie
D a s N i v e a u d e r A r b e i t d e r R e c h t s m i t t e l s e n a t e ist

ha be n zur Gewahrleistung der Fuhrungstatigkeit der

leitenden Parteiorgane beizutragen und das Zusam-
z u e r h o h e n . D i e Uberprufbarkeit genchtlicher

m e n w i r k e n mit d e n Staats-, Justiz- u n d Sicherheitsor- Entscheidungen durch ein Geh ch t zweiter Instanz
ist ei n e Ga r a n t i e sozialistischer Gesetzlichkeit

g a n e n zu gewahrleisten. Mit d e n gesellschaftlichen

Organisationen, besonders d e n Gewerkschaften u n d u n d Gerechtigkeit, dient der Einheitlichkeit der

der F D J ist e n g zusammenzuarbeiten. Rechtsprechung u n d starkt das Vertrauen der

Biirger z u m sozialistischen Staat u n d zu seinen
Au f m er k s am un d sorgfaltig habe n die Gerichte alle Gerichten. D a s Rechtsmittelverfahren m u B ge-
gesellschaftlichen Krafte, Kollektive un d Biirger zu wahrleisten, da B alle materiellen u n d prozessua-

unterstutzen, die sich fur die Verwirklichung v o rl len No r m en hchtig angewandt und fehlerhafte
Recht und Gesetz, von Ordnung und Sicherheit ein- Entscheidungen korrigiert werden.
s e t z e n .

2 . Die Leitung der Rechtsprechung erfolgt als Ver-
GroBe Bedeutung erlangt die rechtserziehehsche u n d fassungsauftrag durch das Oberste Gericht und im
rechtspropagandistische Tatigkeit der Gerichte. Sie jeweiligen Terhtorium durch die Bezirksgerichte.
ha t n o c h starker die Einheit v o n Pflichten u n d R e c h t e n Eine effektive Leitung der Rechtsprechung

. 7 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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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dingt die konsequente Durchsetzung des Phn- deln engagierter Bvirger zui Durchsetzung v o l l

zips des demokratischen Zentralismus bei W a h - Gesetzlichkeit, O r d n u n g u n d Sicherheitist Schutz

rung der Eigenverantwo린ung der Gehchte fiir u n d Unterstutzung zu geben.

ihre Entscheidungen. Die v o m Plenum, Prasidium
u n d d e n Kollegien des Obersten Gehchts sowie

Im R a h m e n ihrer Zustandigkeit h a b e n die

die in ge me in sa me n Standpunkten geg ebe ne n Gerichte einen Beitrag zur Erfullung der auBen-

Oiientiemngen sind voll durchzusetzen. Die Kon- wirtschaftlichen Aufgaben zu leisten. Sie h a b e n

trolle der Umse tzun g dieser D o k u m e n t e ist wirk-
mit ihrer Rechtsprechung die Rechte der Burger

s a m a u s z u b a u e n . un d Betriebe gegen竝細er Verpflichteten im Aus-
land strikt zu c,-wahrleisten u n d darauf hinzuwir-

Die Leitung der Rechtsprechung hat sich v o r ken, daB sie ihre Rechte gegenuber Personen u n d

allem auf die inhaltlichen Schwerpunkte gericht- Institutionen in anderen Staaten in vo린standiger
licher Tatigkeit zu konzentneren. Ubereinstimmung nut d e n Gesetzen u n d anderen

Rechtsvorschriften der D D R ausuben u n d geltend
Daraus ergeben sich insbesondere folgende Auf- m a c h e n . D i e R e c h t e v o n A u s l a n d e m in d e r D D R
gaben: sind auf der Grundlage der Rechtsordnung der

- die Einheitlichkeit der Rechtsprechung zu D D R zu gewahrleisten. Verfahren mit Auslander-

gewahrleisten; beteiligung sind unter Wa h r u ng der Interessen
der D D R und ihrer Biirger zugig un d konzenthert

- die Rechtsprechung zu analysieren u n d durchzufuhren. Die gewissenhafte Erftillung der
SchluBfolgerungen fur die Leitungstatigkeit zu in Rechtshilfe- und Konsularvertragen enthalte-
ziehen; n e n Verpflichtungen ist ein Beitrag der Gencht e

zur Starknng des internationalen Ansehens u n d
- verbindliche Ohentierungen zur A n w e n d u n g

d e r Autoritat u n s e r e s sozialistischen Staates.
d e r G e s e t z e u n d a n d e r e n Re c h t sv o r s c hr i f t e n

fiir die Spruchpraxis zu geben; 4 . Die v o m XI. Parteitag beschlossenen ze t m

schwerpunkte der okonomischen Strategic stel-
- die Mitwirkung gesellschaftlicher Krafte diffe-

len hohe Anforderungen an die Gerichte. Ihre
renziert unter Benicksichtigung einer effekti-
v e n u n d er zi eh er is ch w i r k s a m e n D u r c h f u h -

Tatigkeit ist auf die Herausbildung u n d Festigung

einer bewuBten Einst출犯만料g zur schopferischen
rung des Verfahrens zu gestalten;

u n d verantwortungsvollen Arbeit alter Werktati-

- die Rechtsprechung der gesellschaftlichen g e n zu richten. Die Gerichte h a b e n das Recht so
Ge r ic h t e anzuleiten u n d anzuwenden, daB damit Schaden vorgebeugt

w i r d u n d o k o n o m i s c h e R e s e r v e n e r s c h l o s s e n w e r -

- gegen im Z u s a m m e n h a n g mit Gerichtsverfah-

stische Rechtsordnung mit d e n gesetzlich

Gerichtskritik, vorzugehen sowie mit Hinwei- Die Gehchte haben auf der Grundlage des

sen u n d Empfehlunge n zur Beseitigung v o l l ge me in s am en Dok um en tes der zentralen Justiz-
organe zur Verwirklichung der okonomischen

v o n Straf tate n u n d a n d e r e n R e c h t s v e r l e t z u n - Strategie

- dazu beizutragen, daB die Arbeits- u n d Pro-

3 . Die U誰출erst竝tz만理g der innen- 만理d 출만理찰料politi-

den. Jede Entscheidung m u B unter stnkter Beach-
ren festgestellten Verst호惡en ge g e n die soziali- tung der volkswirtschaftlichen Z u s a m m e n h a n g e

duktionssicherheit erhoht, die technologische
Disziptin gefestigt, das gesellschaftliche Ar-schen Zielstellungen vo n Partei u n d Regierung,

ubertragenen Befugnissen, insbesondere der

der zuverlassige Schutz der sozialistischen Staats- beitsvermogen voll genutzt un d die Qualitat

u n d Auswirkungen ergehen.

Ursachen u n d begunstigenden Bedingungen

g e n beizutragen.

u n d Rechtsordnung, der Errungenschaften des der Erzeugnisse verbessert werden;

Volkes un d des friedlichen Lebens der Burger
- d e n Kollektiven der Werktatigen zu helfen,

ge g e n jeden Angntf u n d unter allen Lagebedin-
d e n K a m p f u m vorbildliche Ordnung, Disziplin

g u n g e n ist ein Klassenauftrag an die Gerichte auf
u n d Sicherheit zielstrebig zu organisieren;

allen Rechtsgebieten.

- den Leistungswillen der Werktatigen und die
Durch ihre Rechtsprechung haben sie im engen

weitere Verbesserung der Arbeits- un d Le-
Z u s a n u n e n w i r k e n mi t d e n a n d e r e n Justiz- u n d

bensbedingung출理 zu fordem.
Sicherheitsorganen einen wiiksamen Beitrag zu
leisten, die M a c h t der Arbeiter u n d Bauern, die Die Hauptanstrengungen bei der Unterstutzung
Souveranitat der DDR, ihre terhtoriale Integntat, der okonomischen Strategie durch die Rechtspre-
d i e Unv er le tzl ic hk ei t d e r G r e n z e n u n d Transit- ch u n g sind auf de n wirksamen Schutz des sozia-
w e g e zuverlassig zu schutzen sowie die Sicherheit listischen Eige ntum s u n d der Volkswirtschaft mit
in unserem Lande zu gewahrleisten. Jede F o r m allen rechtlichen Mitteln z u konzentrieren. D i e

derjuristischen Aggression ist strikt zuruckzuwei- Gerichte haben einen wirksamen Beitrag im
sen. Allen subversiven Angriffen gege n die v e r - K a m p f ge g e n Havarien, Brande, Storungen der
fassungsmaCigen Grundlagen unseres Staates ist Produktion, MiBwirtschaft, Vergeudung und Ent-
entschieden zu begegnen. Versuche, die 호料entli- w e n d u n g sozialistischen Eigentums sowie andere
che O r d n u n g zu untergraben u n d d e n realen kriminelle Hand lun gen un d sonstige Rechtsver-
Sozialismus u n d seine Errungenschaften zu diffa- letzungen zu leisten, die Schaden u n d Verluste
mieren, sind energisch zu unterbmden. D e m Ha n- a m V o l k s v e r m o q e n verursa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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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Schadenswiedergutmachung ist nachhaltig tr au en sv er ha lt ni ss e s z u r Partei d e r Ar b e i t e r k l a s se

d u r c h z u s e t z e n . J e d e m T a t e r m u s s e n d i e z u u n d z u m sozialistischen Staat z u leisten. B e s o n -

Unrecht erlangten Vorteile konsequent entzogen ders sind das Leben, die Gesundheit und das per-
werden. Die Realisierung der d e m sozialistischen s출料uche Eigentum der Biirger zu schutzen sowie

Eigentum zustehenden Forderungen ist ziigig zu die Garantien fur die Realisierung ihrer Rechte

sichem. Der Schutz der Volkswirtschaft erlangt im weiter auszubauen. Energisch sind Straftaten zu
Bereich der Schlusseltechnologien z u n e h m e n d e bekarnpfen, die das fiiedliche Leben der Biirger
Bedeutung. Hier k o m m t es vor allem auch auf die storen, wie Gew린料천gkeiten, Einbniche in W o h -
sthkte Gewahrleistung des Geheimnisschutzes nungen un d anderen Raumlichkeiten, Rowdytnm,

Sex ua ls tr af ta te n u . a .

Im Z u s a m m e n h a n g mit der Entwicklung u n d Soweit Straftater aus vorangegangenen Bestra-

A n w e n d u n g der Schliisseltechnologien wa ch se n fungen keine Lehren ziehen u n d hartnackig
die Anforderungen an die Risikobereitschaft. Die e m e u t Straftaten begehen, h a b e n die Genchte

RechtsprechungmuBsichem, da B 친ie U b e m a h m e nachhaltig M a B n a h m e n der strafrechtlichen Ver-
출ines ve린retb출r출理 Risikos gef출了dert wird 만理d antwortlichkeit a n z u w e n d e n u n d d a b e i deutlich

ni c h t z u N a c h t e i l e n fur d e n V e r a n t w o r t l i c h e n zu m a c h e n , d a B e s z u m Schut z d e r sozialistischen

fuhrt. Gesellschaft un d ihrer Biiiger notwendig ist, m
d e n erforderlichen Fallen strenge Strafen a u s z u -

Durch die Rechtsprechung u n d ihre sonstige sprechen.
Tatigkeit haben die Genchte zur Realisierung der
諒konomischen Strategie die Ko mb in at e u n d Besondere Bedeutung erlangt der Schutz der
Be t he b e zu unterstutzen, das Arbeitsrecht n o c h Rechte der durch Straftaten Geschadigter. Diesen
wirksamer als Leitungsinstrument zu nutzen, ins- B u r g e m ist durch die Gerichte im R a h m e n ihrer
besondere zur Durchsetzung des Grundsatzes der Moglichkeiten sowie durch ei服출 출理ge zus출m-
Einheit v o n Pflichten u n d R e c h t e n d e r Werktati - menarbeit mit anderen Organen (z. B .Staatliche
gen, des Leistungsprinzips, der sozialistischen Versicherung) unburokratisch zu helfen. Die

Rationalisierung, der sozialistischen Arbeitsdis- Gerichte ha be n entsprechend ihre料Moglichkei-
ziplin u n d der Sicherung der Rechte der Ge - ten die Leistungsbereitschaft der Biirger, ihr akti-
werkschaften. Fiir die langfhstige u n d v o r a 만 壽 - v e s Eintreten fiir die sozialistische Gesetzlichkeit

wachsenden Anforderungen haben der wissen-
ebenso wie die gewissenhafte Erfullung ihrer
Pflichten im gesellschaftlichen Zu s a m m e n l e b e n

schaftlich-technische Fortschhtt, vor allem die zu fordern. Daz린 geh출친 die Sicherung der u n u n -

Entwicklung der Schlusseltechnologien, beson- terbrochenen Beschaftigung der Werktatigen bei
dere Bedeutung. ei ne m notwendigen Arbeitsplatzwechsel als Aus-

d r u c k de s Gru nd rec ht s auf Arbeit, de r Schut z der
D i e N e u e r e r - u n d P a t e n t v e r f a h r e n s i n d m i t d e m

B 立rger vor spekulativen Ubervorteilungen in d e n

Ziel durchzufuhren, daB davon Impulse insbeson- Burger-Burger-Beziehungen un d die Sicherung
dere fiir die Rationalisierung, Modemisierung einer konsequenten un d ziigigen Vollstreckung

9'itte inder Material- und Energieokonomie gerichtlich festgestellter Anspruche, die von d e n
Verpflichteten freiwillig nicht erftillt werden.

ausgehen. Auf die Uberw indun g aller d e m Sch출p-

fertum der Werktatigen entgegenstehenden D i e G e r i c h t e h a b e n d a z u in al le n V e r f a h r e n d i e

H e m m n i s s e ist bconsequent hinzuwirken. rechtlichen Regelungen des Straf- u n d Zivilpro-
zeBrechts gewissenhaft zu beachten u n d bei voller

Die Rechtsprechung hat die Verwirklichung des Sicherung der Rechte der ProzeBbeteiligten
Wo h n u n g s b a u p r o g r a m m s als Ke ms tu ck der So- durchzufuhren. Durc h eine burgemahe, iiberzeu-
zialpolitik zu f출rdern. Bei begrundeten G適r출流兆출 -

ge n d e u n d kulturvolle Gerichtspraxis ist die Auto-
ansphichen der Burger aus d e n Versorgungsbe- ritat u n d d a s A n s e h e n d e r G e n c h t e weite r z u
ziehungen mit Handels- un d Dienstleistungsein- h e b e n .

nchtungen h a b e n die Gehchte EinfluB auf die
Verbesserung der Qualitat der W a r e n u n d Lei- Die Gerichte ha be n mit ihrer Rechtsprechung die
stungen zu nehmen. Die erzieherische Einwir- Durchsetzung der Ziele der sozialistischen
k u n g auf die Biirger zur E피竝llung der d e m sozi출 - Jugendpolitik u n d die Entwicklung sozialistischer

listischen Eigentum zustehenden Zahlungsan- Familienbeziehungen zu fordem. Sie haben die
spruche, insbesondere des Mietpreises u n d ande- gesamtgesellschaftlichen Anstrengungen zur Er-
rer selbstverstandlicher Zahlungsverpilichtun- ziehung un d Selbsterziehung junger Menschen
gen, ist w즌린er z년출rh출h출汎 . w i r k s a m z u unterstutzen.

5 . Die sozialistische Gesellschaftsordnung garan- Die A料wend린料g des Strafrechts hat der Pers출理 .

tiert die Durchsetzung von Recht u n d Gesetzlich- lichkeitsentwicklung Jugendlicher u n d ihrem
keit u n d e i n e h o h e Re ch t ss ic h er he i t als k o s t b a r e Hine inwa chse n in die gesellschaftliche Verant-

Errungenschaften u n d Werte des Sozialismus. Die wortung zu dienen. Die prozessualen Regelungen
Rechtsprechung der Gerichte ist deshalb darauf fur die Gestaltung des Strafverfahrens gegenuber
auszurichten, einen wirksamen Beitrag zur Ent- Jugendlichen - insbesondere im Hinblick auf die
wicklung sozialistischer Verhaltensweisen, z u r Einbeziehung der Erziehungsberechtigten u n d
Erh출h만기g 피찰를Wohlbefi理de理s 린理d der Geborge理 . anderer Erziehungstrager - sind konsequent zu
heit der Biirger Festigung ihres Ver- berucksichtigen. E s sind die vorgesehenen M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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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a h m e n d e r strafrechtlichen V e r a n t w o r t l i c h k e i t 8 . Die Vervollkommnun g des demokratischen Zen-

noch differenzierter an z u w e n d e n u n d die gesell- tralismus als Aufgabe und Methode der Leitung
schaftlichen Potenzen fur die Erziehung jugendli- der Gerichte erfordert die unabdingbare Durch-

cher Straftater, insbesondere im Z u s a m m e n h a n g setz빈기g ze린haler Richtlinie汎 un d Beschl心sse,

mit Strafen otm e Freiheitsentzug, voll 識빈s z 및 L Anordnungen, Weisungen un d Ohentierungen,
schopfen. Bei der Feststellung u n d Verwirkli- die KontroUe ihrer Durchfuhrung, die khtische
chun g der strafrechtlichen Verantwortlichkeit Bewertung der erreichten Ergebnissc, die Be-

Jugendlicher haben die Gerichte den entwick- richterstattung gegeniiber den vorgeordneten
lungsbedingten Besonderheiten verstarkte Be- Or g an e n sowie d e n weiteren A u s b a u des Erfah-

achtung zu schenken. rungsaustausches und des Leistungsvergleiches
als Formen der Leitung.

In Ehescheidungsverfahren, vor allem in denen
Kinder betroff출流 u料d, u理린 친ie A狀ssohnungsbe- Die weitere Qualifizierung der Leitung erfordert
m u h u n g e n zu verstarken, w e n n fur die Fortset- die Verbesserung des Niveaus der [nformations-
z u n g der E h e n o c h Voraussetzungen bestehen. tatigkeit, die strikte Einhaltung der Infonnations-
D i e s e V e r f a h r e n e r f o r d e r n einschlieBlich d e r E n t - diszipli린 狀理d die Erhohung der inhaltliche라 Aus-
scheidungen uber das Erziehungsrecht u n d d e n sagekraft der Informatio汎출理. Als Gr니料dlag출 건출f竝r
U n t e r h a l t b e s o n d e r e A u f m e r k s a m k e i t . D i e erzie- ist der analytischen Arbeit auf allen E b e n e n u n d
herisch e E i n f l u B n a h m e d e s G e h c h t s hat bei E h e - der realen Einschatzung der Arbeitsergebnisse
scheidungen auch zu sichern, daB die Rechte u n d besonderes A u g e n m e r k zu widmen.
Pflichten der geschiedenen Ehegatten ihren Kin-

dern gegeniiber verantwortungsbewuBt wahrge- Die Direktoren haben die uneingeschrankte

n o m m e n werden. Die Fragen, die sich aus der Ubermittlung leitungsrelevanter Informationen

Verbindung von Berufstatigkeit u n d M u t t e r s c h a f t an die vorgeordneten Leitungsorgane - insbe-

bei der Erziehung der Kinder ergeben, sind im sondere zu politisch bedeutsamen, folgeschwe-
Z u s a m m e n w i r k e n d e r G e r i c h t e m i t d출理 詠rtlichen ren, die Bev출린keru理g b를빈理ruhige料d찰간 仙린d 출汎de-

Volksvertretungen u n d ihren Organen, den ren wichtigen Verfahren sowie politisch bedeut-

Betrieben u n d Einrichtungen im Terhtorium bes- 惡친 m 출 理 Problemen aus der Leitungstatigkeit zu

s e r z u lo s e n . s i c h e r n .

7 . Die Erfullung der d e n Gerichten ubertragenen 9 . Die Verbesserung der Qualitat der Arbeit erfor-

Aufgabe n setzt eine zielgehchtete Leitungstatig- dert die Erho hung des politischen u n d fachlichen
ke i t v o r a u s . N i v e a u s d e r Kad er . Sie m u s s e n sich d u r c h C h a -

rakterfestigkeit, hohes StaatsbewuBtsein, durch
In ihrem Mittelpunkt steht: konsequente Verteidigung der Interessen der

. die Erho hun g der Qualitat der Rechtsprechung sozialistischen Gesellschaft, Feinfuhligkeit ge-

u n d ihrer Wirksamkeit, genuber den Belange理 친er B竝rger 狀理린 린니rch
verantwortungsbewuBte Han dh ab ung von Recht

- d i e A r b e i t m i t d e n K a d e r n u n d d i e E n t w i c k - u n d G e s e t z als A u s d r u c k einer h o h e n Rech ts-

lung eines d e n ho h e n Arbeitsanforderungen

gerecht we r d en d e n Arbeitskollektivs,
In diese.n Sinne ist die berufsethische Erziehung

- die Sicherung einer ho he n Qualitat der Arbeit der Juristen, auch unter Nutzung der Moglichkei-

sicherheit a u s z e i c h n e n .

mit d e n Schoffen, mit d e n gesellschaftlichen ten der Vd J , zu verbessern.
Gerichten u n d der Einbeziehung Werktatiger

in gerichtliche Verfahren, Bei d e n Leitern ist die Fahigkeit, sich auf die
n e u e n Anforderungen einzustellen, aktiv u n d

. d i e 출ffentlichkeitsarbeit,
schopferisch die zentralen Anforderungen z u v e r -

. die Erhohun g des Niveaus der Arbeitsor출ani. wirklichen, weiter auszupragen. Die Kraft u n d

sation, Informationstatigkeit u n d der analyti- Fahigkeiten der jungen Kader an de n Gerichten

s c h e n A r b e i t u n d ftir die L출惡ung der Aufgaben ist voll z니n u t z e n .

H o c h - u n d F a c h s c h u l k a d e m ist in d e r P h a s e ihrer

- die Verbesserung der Arbeit mit Eingaben, Einarbeitung gr호路te Unterstutzung zu gewahren.
Die rechtzeitige Vorbereitung junger Kader auf

- die Erfullung der Aufgaben auf d e m Gebiet
die Uber nahm e von Leitungsfunktionen ist zu

der Haushaltswirtschaft unter Beachtung des
si c h e r n .

Prinzips der strengsten Sparsamkeit.

Die Ergebnisse u n d Leistungen jedes Gerichts Insgesamt m u B das Vertrauen in die Kraft u n d

han gen wesentlich von der Tatigkeit seines Fahigkeit der Jugend mit der Ubertragung v o r l

Direktors ab. Seine Rolle im LeitungsprozeB bei verdntwortung und im Fordern hoher Leistungen

der Verwirklichung des demokratischon Zentra-
z u m A u s d r u c k gebracht werden. Die planmaBige

l i s m u s ist z u e r h h e n . zentrale un d bezirkliche Qualifizierung der Juri-

sten und die eigenverantwortliche Weiterbildun할
Besonderes A u g e n m e r k ist der Tatigkeit der ist eine wesentliche Voraussetzung fur die Erful-
Kreisgerichtsdirektoren zu widmen. MaBstab der lung der den Gerichten ubertragenen Aufgaben.
Arbeit sind die in der Dokumentation ,,Fuhrungs- Sie m u B auf die systematische Vertiefung und
beispiel Kreisgericht Furstenwalde " enthaltenen Erneuerung des gesellschaftspolitische料, okono-
Anforderungen. mischen u n d fachspezifischen Wissens u n d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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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hohung des Bildungs- und K빈比祉rniveaus zub ez ie he理 狀料d die W i r k s a m k e i t d e r Scho ffen -

gerichtet sein. kollektive weite r z u e r h o h e n .

10. Die Wirksamkeit der Arbeit der mittleren juristi- 12. D i e Ge ri ch t e h a b e n in i h r e m Territorium ei n e

s c h e n K a d e r ist w e i t e r z u e r h o h e n u n d ihre hohe Wirksamkeit der Arbeit der gesellschaftli-
Verantwortung fur die Festigung des Vertrauens- chen Gencht e zu gewahrleisten. Vo r allem ist
verhaltnisses zwischen d e n Burgern u n d de n darauf EinfluB zu nehmen , da B die Beratungen
친耐ichten, die Erhohung der S辰피sautori諒t u n d fiistgemaB durchgefuhrt, mit einer der Gesetz-
die Realisierung der Gesatntaufgabenerfullung lichkeit entsprechenden Entscheidung abge-
der Gerichte weiter auszupragen. s c h l o s s e n w e r d e n u n d e i n e h o h e er z i eh e r is c h e

Wirksamkeit haben. Die Mitglieder der gesell-
Da s erfordert die Erhohung der Roll출 린料d Verant-

schaftlichen Gehchte sind zu befahigen, d e n
wortung des leitenden Sekretars u n d seine star-

wac hs en den Anforderungen in der Rechtspre-
kere Einbeziehung in die Leitungstatigkeit des
Direktors.

chung, bei der Rechtsverwirklichung u n d bei der

Rechtserziehung gerecht zu werden. Die Schieds-
D e r leitende Sek re ta r m u B vo r al l e m d a z u beitra- kommissionen sind in ihrer Tatigkeit aktiv zu

gen, d a B unterstutzen. Die Schulungen ihrer Mitglieder
sind planmaBig durchzufuhren u n d die Ge w er k -

- die Arbeit auf d e m Gebiet der Vollstreckung schaften bei der Anleitung der Konfliktkommis-
weiter qualifiziert, sionen u n d der Qualifizierung ihrer Mitglieder zu

- die Tatigkeit der Rechtsantragsstelle vervoll- unterstiitzen. Die Moglichkeiten der Schiedskom-

k o m m n e t , missionen zur Durchsetzung der Stadt- u n d

Gemeindeordnungen sind zu nutzen. E sist darauf
- ein hohes Niveau der Arbeitsorganisation hinzuwirken, da B ihnen geeignete Ordnungswid-

gesichert rigkeiten zur Beratung u n d Entscheidung iiberge-
b e n w e r d e n .

wird u n d die systematische Weiterbildung der
mittleren juristischen Kader u n d der Mitarbeiter 1n d e r A r b e i t d e r Be i ra t e fiir S c h i e d s k o m m i s s i o -

der ihnen nachgeordneten Strukturbereiche e r - n e n sind alle gesetzlich bestimmten Aufg aben z u r

folgt. Seine Verantwortung fiir die Entwicklung Erhohung der Wirksamkeit der Schiedskommis-
eines schopferischen Arbeitsklimas ist zu erh -

sionen planmaBig u n d gnindlich zu beraten.
h e n .

13. Die Orientierungen un d Anforderungen im
11. Die Rolle der Sch를計en in der gerichtlichen Tatig- B e s c h l u B d e s Sek ret ari ats d e s Z K d e r S E D v o m

keit ist zu heben. Ihre Hauptaufgabe ist die 24. Oktobe r 1984 zur Behchterstattung der S E D -
Rechtsprechung. E s ist zu gewahrleisten, da B die Kreisleitung Annaberg sind verbindliche Aufga-
sch諒ffen ihre F만간ktion als gleichberechtigte Rich- benstellungen f초t die Genchte. Uber Erkennt-
ter voll w a h m e h m e n konnen. Ihnen sind in gro- nisse u n d Erfahrungen aus der gehchtlichen
Ce re m U m f a n g e auch konkrete Aufg abe n z u r

Tatigkeit, die fiir die Fuhrungstatigkeit der Partei
Durchsetzung gerichtlicher Entscheidungen zu bedeutsam sind, sind die leitenden Parteiorgane
ubertragen, insbesondere zur Kontrolle des Erzie- z u i n f o r m i e r e n .

hungs- u n d Bewahrungsprozesses, zur Kontrolle

der Verwirklichung von Gerichtskritiken u n d Zur Erfullung ihrer Aufgaben als Org an e der
H i n w e i s s c h r e i b e n s o w i e z u r E i n f l u B n a h m e au f die einheitlichen Staatsmacht ha b e n die Gerichte e n g

Erfullung von Zahlungsverpflichtungen Werktati- m i t d e n 출r린ichen Volksvertretungen u n d deren
ge r . Or ga ne n zusammenzuarbeiten u n d ihre Tatigkeit

noch besser in die gesamtgesellschaftliche Ent-
Die eigenstandige Rechtspropaganda u n d wicklung der Territohen einzuordnen. Die im
Rechtserziehung der Schoffen ist zu unterstutzen.

G esetz fiber die ortlichen Volksvertretungen dazu
Ihnen sind Erfahrungen zu vermitteln, wie sie in

enthaltenen Verpflichtungen, besonders z u r r e -

ihren Betiieben u n d Wohngebieten einen groBe- gelm초路igen Berichterstattung 초巨er ihren Beitrag
ren Beitrag zur Durchsetzung der Gesetzlichkeit,

zur Durchsetzung der sozialistischen Gesetzlich-
von O r d n u n g u n d Sicherheit leisten konnen. Ver-

keit u n d tiber die ges출犯schaftliche Wirksamkeit
starkt ist darauf hinzuwirken, d a B die Sch를卯출理 .

der Rechtsprechung, sind mit hoher Qualitat zu
kollektive in enger Zusammenarbeit mit de n erfullen.
staatlichen Leitern, den Parteileitungen s o w l e

den gewerkschaftlichen Vorstanden u n d Leitun- Auf der Grundlage der langfhstigen Programme
ge린 i料die L초출빈汎g gesamtbetrieblicher 니간d terri- der Kreistage u n d anderen Beschluss를 心rtlicher
torialer Aufgaben zur Durchsetzung von Recht Volksvertretungen habe n die Gerichte territohale
u n d Gesetzlichkeit einbezogen werden. Die u n d betriebliche M a B n a h m e n zur Verwirklichung
A r b e i t d e r S c h o f f e n a k t i v e ist v o r a l l e m d a r a u f z u vo n Recht u n d Gesetz, von O r d n u n g u n d Sicher-
richten, die verantwortungsbewuflte Teilnahme heit sowie ziir Rechtserziehung u n d Rechtspropa-
der Schoffen in der Rechtsprechung zu sichern, ganda - besonders in Fuhrungsbeispielen und in
die Qualifikation der Schoffen zu erhohen, die Schwerpunktbetrieben - unter N u t z u n g ihrer
Auswertung ihres gerichtlichen Einsatzes zu spezifischen Moglichkeite理 z린년料te간t竝출zen. Sie
gewahrleisten, die Schoffen in die vorbeugende
Rechtsarbeit in d e n Be tr i eb e n s o w i e in d e n W o h n -

gebieten der Stadte u n d in d e n G e m e i n d e n ein-

wirken an der Verallgemeinerung guter Ergeb-
nisse mit, w o b e i d e n Ko mb in a te n, Betrieben u n d

Einrichtungen verstarkt Erfahrungen aus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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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ichtlichen Tatigkeit zur Vor be ug un g v o n distischen M a B n a h m e n weite r entwi ckelt w e r -

Rechtsverletzungen zu vermitteln sind. d e n u n d

14. D i e Z u s a m m e n a r b e i t d e r Ge r ic h te m i t d e r Staats- - die Z u s a m m e n a r b e i t m i t d e n J o u m a l i s t e n z u r

anwaltschaft, d e n Staatlichen N o t a h a t e n s o w i e Gewahrleistung einer massenwirksamen

d e n Sicherheitsorganen unter sthkter Beachtung Rechtspublizistik in den Medien, insbesondere

der Eigenverantwortung eines jeden Organs ist in d e n Kreisen u n d Bezirken, vertieft wild.

weiterzuentwickeln. E s ist auf ein wirks ames,
Die Gehchte ha b e n bei ihrer rechtspropagan-

einheitliches, auf Schwerpunkte ausgehchtetes,
distischen u n d rechtserzieherischen Arbeit e n g

koordiniertes Z u s a m m e n w i r k e n v o r a l l e m be i d e r
m i t d e r V d J u n d d e r U r a n i a z u s a m m e n z u a r b e i -

Einordnung der Tatigkeit der Justiz- und Sicher-
te n .

heitsorgane im K a m p f ge ge n die Knnunalitat u n d

anderen Rechtsverletzungen im Teiritorium 출린霧- 16. D i e Qualitat u n d Effektivitat d e r Arbeit d e r

zurichten. Gerichte, ihre Auto ntat u n d ihr A n s e h e n bei d e n

Biirgern werden wesentlich von der Art u n d
Die vertrauensvolle un d sachbezogene Zusam- Weise der Realisierung der gerichtlichen Ent-
menarbeit mit d e n Kollegien der Rechtsanwalte scheidungen bestmimt. Die Leitungstatigkeit ist
ist w e i t e r z u e n t w i c k e l n .

deshalb im besonderen auch auf die Erfullung der

Regelm氣麗ige Beratungen gemei流s출m ber호hre料 -
in diesem Zu s a m me n h a ng zu losenden Aufgaben

der Probleme in Prasidien der Bezirksgerichte un d
a u s z u h c h t e n . E s ist v o r a l l e m

Dienstbesprechungen der Kreisgerichte mit den - die fristgerechte Einleitung der Verwirkli-
Vorstanden un d den Zweigstellen der Kollegien, ch u n g der M a B n a h m e n der strafrechtlichen
QualifizierungsmaBnahmen u n d die Einbezie- Verantwortlichkeit,
hung der Rechtsanwalte in die Rechtspropaganda
u n d Rechtserziehung dienen dieser Zielstellung. - die wirksame Kontrolle der Bewahrungsverur-

teilungen,
15. Rechtserziehung u n d Rechtspropaganda sind in

die politisch-ideologische Arbeit des Territohums - die unverzugliche Realisierung ausgesproche-

einzuordnen u n d auf die zentral herausgegebe-
n c r Geldstrafen,

n e n Schwerpunkte zur Erlauterung des sozialisti- - die zugige u n d konsequente Durchsetzung
s c h e n R e c h t s z u k o n z e n t r i e r e n . gehchtlicher Entscheidungen, insbesondere

auf d e m Gebiet des Unterhalts, zur Sicherung
Die erziehehsche Ausstrahlung der Verfahren,

der Anspiiiche vo n T r a g e m gesellschaftlichen
besonders durch Verhandlungen vor erweiterter
출ffentlichkeit - in d e n erforderlichen Fallen Eigentums u n d der durch Straftaten gescha-

a u c h in d e n B e t r i e b e n - u n d V e r f a h r e n s a u s w e r - digten Biirger

tungen sowie durch gezielte Nut zun g anderer z u s i c h e m .

F o r m e n gerichtlicher Offentlichkeitsarbeit ist
w e i t e r z u e r h출hen. 17. GroBe Anstrengungen sind darauf zu hchten, im

Arbeitsstil den Forderungen nach enger Verbun-
Aktivitaten u n d Initiativen der Werktatigen z u r denheit mit d e n Werktatigen, Aufnchtigkeit, Kon-

Festigung der Gesetzlichkeit, von Ordnung, Dis- sequenz und Gerechtigkeit im U m g a n g mit den
ziplin u n d Sicherheit sind zu unterstutzen. M e n s c h e n , wissenschaftlicher Arbeitsweise,

sthkter Beachtung der Gesetze u n d hoher Staats-
Die rechtserzieheiische un d rechtspropagandisti-
sche Arbeit unter der Jugend ist auf die W a h m e h -

disziplin sowie nach konsequenter Durchsetzung

des Prinzips ,,Arbeitszeit ist Leistungszeit" zu
m u n g ihrer staatsburgerUchen Verantwortung,

die Mitgestaltung der sozialistischen Gesellschaft

u n d auf ihre aktive u n d eigenverantwortliche D a z u s i n d

Durchsetzung vo n Ordnung, Sicherheit u n d Diszi-

entsprechen.

- alle V찰터료h了찰理 konzenthe피, z立gig 린料d r출兆o-
plin im Arbeits- u n d Freizeitbereich auszuhch-

nell bei voller Sicherung der Rechte der Pro-
t e n .

zeBbeteiligten durchzufuhren,

Z u sichern ist, d a B - durch eine burgemahe. uberzeugende u n d

- die Einheit v o n Rechtsprechung, Rechtserzie- kulturvolle Genchtspraxis das Vertrauensver-

hung u n d Rechtspropaganda umfassend haltnis der Burger zur sozialistischen Staats-

durchgesetzt und die Offentlichkeitsarbeit als macht waiter zu festigen,

unverzichtbarer Bestandteil der taglichen Ar- - die Biirger bei der W a h m e h理ung ihrer Ange-
beit geleitet u n d geplant wird, legenheiten korrekt, h출料ich u n d mit hoher

S a c h k u n d e z u b e h a n d e l n ,
- den B立rgem Rechtskenntnisse, vor allem 호ber

rechtliche Regelungen, die die staatsburgerli- - effektiv mit d e m Bestellsystem zu arbeiten,
chen u n d die grundlegenden Rechte u n d da流it Wartezeite料 ar die Biirger bei 린er
Pflichten in der Gesellschaft beinhalten, ver- W a h r n e h m u n g ihrer Rechtsangelegenheiten
mittelt we r d e n , verkiirzt w e r d e n ,

- der politisch-ideologische Gehalt sowie die - die Sprechstunden- u n d Rechtsauskunftstatig-

F o n n e n u n d M e t h o d e n der rechtspropagan- keit in betrieblichen u n d te rh to h al en S c h w e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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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kten - auch unter Mitwirkung der gesell- der Erhohung der Qualitat u n d EftekUv린호t det
schaftlichen Krafte - entsprechend d e n terri- Arbeit umfassend zu nutzen u n d optimal auszula-

torialen Erfordernissen u n d Moglichkeiten, sten. Fiir die Arbei t mi t n e u e r B u r o t e c h n i k sind

weiter zu entwickeln, vomehmlich junge Mitarbeiter zu gewinnen un d
zielstrebig vorzubereiten. Die Bildung entspre-

- eine hohe Qualitat u n d tagfertige Bearbeitung chender Jugendkollektive ist anzustreben.
des dienstlichen Schriftgutes zu sichern.

GroBe Beachtung ist der Verbesserung der Einga-
19. Zur umfassenden Erfullung der den Genchten

benbearbeitung zu schenken. Dabei ist z u r

sch理찰犯출料 狀琉d 린服細urokr출H료che린 L諒業ung der de流
obliegenden Aufgaben ist die Einsatz- un d Lei-
간만理gsbereitsch출ft 린출r Mitarbeiter w출린er z린출rh출 -

Anliegen zugrunde liegenden Konflikte das v e r -

hen. In enger Zusammenarbeit mit den Gewerk-
trauensvolle Gesprach mit d e n Biirgern u n d der

schaftsorganisationen ist ein solches Arbeitsklima
enge Kontakt zu ihren Kollektiven zu suchen u n d

zu entwickeln, d a B ein kollektives k a m e r a d -
die analytische Auswertung der Eingaben fiir die

schaftliches Z u s a m m e n w i r k e n entsteht u n d sich
Verbesserung der Arbeit, d e n Inhalt der Qualifi-

zierungsmaBnahmen sowie die Erziehung der
jeder f竝r 린ie E피초犯린理g 린er Ge惡출mt리리g출b딘料 v e r -

antwortlich fiihlt. Initiativen v o n Arbeitskollekti-
M i t a r b e i t e r z u n u t z e n .

ven und Mitarbeitem, die sich in Verpflichtungen
18. De r Durchsetzung einer rationellen Arbeitsorga-

wi d me n . Fiir d e n A u f b a u rechnergestutzter

organisatorischen Voraussetzungen zu schaffen.

z u r s c h n e l l e r e n u n d b e s s e r e n E誇초린 un d e r A u f -

nisation am Gericht u n d der weiteren Erh를hung ga b e n niederschlagen, sind zu wecken, z만f출rdem
der Gerichtskultur ist besonderes A u g e n m e r k zu

Bereitgestellte Burocomputer sind m 리피출m 료iel

u n d d u r c h moralische u n d materielle M a B n a h m e n

zu stimulieren. Dabei sind Erfahrungsaustausche
Arbeitsplatze an de n Gehc hte n sind planmaBig un d Leistungsvergleiche sowohl am Gericht als
die politisch-ideologischen, kadennaBigen un d auch unter Leitung des Bezirksgerichts innerhalb

des Bezirkes als wichtige Formen der Leitung
w e l t e r z u e n t w i c k e l n .

Berlin, d e n 16. Juli 198 6

할출z. Dr. Sarge 雲출z. Heusl蘿營출r
P r a s i d e n t M i n i s t e r

R e d e des Stellvertreters de s Vorsitzenden de s Ministerrates u n d Minister der Justiz,
Hans-Joachim Heusinger, zur Begrundung des g e m e i n s a m e n D o k u m e n t s

De r XI. Parteitag der S E D w a r ein Ereigms im Lebe n 料니츠erlich weitere料출wick출l理 k출理理en. N린籠 bedeut출t

년理雪e r e憲 Landes von uberragender Bedeutung ftir die Kontinuitat keinesfalls, lediglich zur Tagesordnung
weitere gesellschaftliche Entwicklung unserer Repu- zuruckzukehren oder g출r nur 피출s Erreichte bew출hr출理
blik. E r w a r liberzeugender Beleg fur die Konstanz zu wollen. Dies w a r e d e m W e s e n d e s Sozialismus

u n d VerlaBlichkeit der gesamten Staatspolitik der fremd. Sie birgt vielmehr die Moglichkeit in sich, t l e u e

D D R ebenso wie fur ihre hoh e Dynamik. Die erfolg- Aufgaben stets mit neuen Leistungen zu beantworten,
reiche Bilanz, die gezogen w e r d e n konnte, u n d die und zwar in neuer und hoherer Qualitat. Wir ve피출gen
Anerkennung, die die Arbeit der Justizorgane gefun- dazu - wie es im Bericht des Z K auf d e m Parteitag
d e n hat, erfullten uns mit Stolz u n d sind Ansporn zu heiBt - uber ein ,umfassendes Gesetzesweik, das
n e u e n Leistungen. W i e uberall in d e n Arbeitskollek- allen Biirgern die gleichen Rechte u n d Freiheiten
tiven hat der Parteitag auch in d e n Justizorganen zu garantiert, die Wiirde des M e n s c h e n schutzt u n d sein
n e u e n Aktivitaten zur Starkung der D D R gefuhrt. H출料deln im Si料流출 d e s Fo친료chritts f前rd출피''

.

Seine Beschliisse werden die kunftige Arbeit pragen
u n d u n s M a O s t a b f u r d i e k o m m e n d e n J a h r e sein. Gesetze sind fur uns die Grundlage der gehchtlichen

Arbeit. D a B sie d e m Entwicklungsstand der Gesell-

In der gegenwartigen Etappe k o m m t es darauf 출料, schaft weitgehend entsprechen, seit vielen Jahren
n o c h tiefer in d e n t h e o r e t i s c h e n G e h a l t d e r B e s c h l u s s e stabil und vorausschauend sind, ist fiir die Tatigkeit
einzudhngen u n d vor allem praktische Konsequenzen der Gerichte von groBem Vorteil. Jeder Mitarbeiter in
a u s i h n e n abzuleiten. W i r s t e h e n nicht a m E n d e dieses den Justizorganen weiB, wieviel Kraft u n d Zeit es

Prozesses, sondern noch an seinem Anfang. Die wei- gekostet hat, z.B . das Zivilgesetzbuch o d e r d a s

tere Auswertung der Parteitagsdokumente u n d die Arbeitsgesetzbuch zur festen Arbeitsgrundlage zu

Umsetzung der daraus gezogenen SchluBfolgerungen machen. Die Tatsache, daB unsere Tatigkeit a u f

bleiben unsere wichtigste Aufgabe. bewahrten un d erfolgreichen Prinzipien fuBt, beinhal-
tet gleichzeitig die Forderung in sich, auf allen Gebie-

D i e s e m Ziel dient d a s h e u t e z u v e r a b s c h i e d e n d e ten Langfristigkeit und PlanmaBigkeit d e r A r b e i t a u f

gem ei ns am e D o k u m e n t des Obersten Gerichts u n d einer qualitativ hoheren Stufe fortzusetzen. Im
des Ministehums der Justiz. V o n groCe m Vorteil fur ge m ei n sa m e n D o k u m e n t sind fiir jeden nachlesbar
die weitere Arbeit erweist sich, d a B wir u n s auf die Schwerpunkte festgeschrieben, die auf lange Sicht
vielfach bewahrte Erfahrungen stutzen u n d sie konti- u n s e r e Arb ei t b e s t i m m e n w e r d e n . J e d e r Leiter u 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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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der Mitarbeiter kann Fortschritte und Ergebnisse tigen an der Losung der staatlichen Aufgaben imme r
daran m e s s e n u n d sich pers 간lich daran orientie- wirkungsvoller sichern, insbesondere deren Beitrag

zur Gewahrleistung vo n Ordnung, Sicherheit u n d

Disziplin erh前hen.
Wir ha b e n im D o k u m e n t als Hauptaufgabe der
Gehcht e erneut die weitere Qualifizierung der Recht- Die Vervo llkom mnun g unseres Arbeitsstils m u B v e r -

sprechung formuliert. Rechtsprechung ist die erste

u n d wichtigste Aufgabe. V o n ihr hangt die Erh h년流g fachlichen Niveau der Arbeit, mit einer 및.s7
der gesellschaftlichen Wirksamkeit unserer Arbeit Auspragung der analytisch-konzeptionellen Arbeit
en t s c - i i e i d e nd a b . u n d e i n e r a u f h o h e m N i v e a u s t e h e n d e n In f o n na t i o n s-

tatigkeit als unabdingbare Erfordernisse der wissen-
Auf einige im Dok um en t enthaltene Aufgaben m 를chte
ich etwas ausfuhrlicher eingehen.

schaftlichen Grundlagen unserer Leitung.

Ich halte es fur unabdingbar, da B wir die Rolle u n d Einige im D o k u m e n t enthaltenen Aufgabenstellun-

Verantwortung der Gerichte u n d unseren Beitrag bei gen der Gehchte haben in Auswertung und Durchset-

der Losung der gesamtgesellschaftlichen Aufgaben- z u n g der Parteitagsmaterialien unter d e m Aspek t der

stellung erhohen u n d eine spiirbare neu e Qualitat Gesamtpolitik eine besondere Bedeutung. Ich m 諒chte

erreichen. D a s ist ei理출 der H출린ptfrage理 心berhau;피 dabei erstens den Blick auf unseren Beitrag z l l r

u n d beinhaltet wichtige politisch-ideologische unterstutzung der okonomischen Strategie der P a린ei

Aspekte iinserer Leitungstatigkeit. der Arbeiterklasse lenken. Die umfangreichen, k o m -

A m eindhnglichsten zeigt sich das in der Wahr neh - ben der gesellschaftlichen Entwicklung zeigen sich
m u n g unserer Verantwortung fiir d e n zuverlassigen i n s b e s o n d e r e i기 d딘料 출kono mi sc h출誰 Prozess출料. D i e s e r

S c h u t z u n s e r e r sozialistischen Staats- u n d Rec ht so rd - ftir jeden sichtoaren dynamischen Entwicklung m u B
n u n g unter allen Bedingungen. in unserer Arbeit noch m e h r Aufmerksamkeit gewid-

m e t we r de n . Ent sc he id en d ist dabei, d a C wir bei allen
VVir mu s s e n uns bewuBt sein, daB die gesellschaftli-

Kadern - de n Richtern wie d e n Sekretaren - poli-
ch e n Anfo rde run gen der 80er Jahre u n d die sich

tisch-ideologische Klarheit iiber diese Aufgabenstel-
vollziehenden gesellschaftlichen Veranderungen im-
m e r n e u e M a B s t a b e fu r u n s e r e A r b e i t s e t z e n . W i r lung schaffen u n d sie standig vertiefen; daB wir sie

befahigen, volkswirtschaftliche Prozesse zu verstehen
m 心ssen die Dialektik be he rr sc he n, d a C w i r selbst

durch unsere Arbeit aktiv EinfluB auf diese gesell- aktiv und fordernd auf sie einwirken konnen Da는
schaftliche Entwicklung n e h m e n mussen.

geschieht durch e m e qualifizierte Spruchpraxis, v o r

Die grundlegenden Aufgaben der einheitlichen sozia- a l l e m z u m S c h u t z un s e r er Volkswirtschaft u n d d e s

listischen Staatsmacht zur Verwirklichung der Gesell- Volkseigentums, einschlieClich der M a B n a h m e n z u r

schaftsstrategie der Partei der Arbeiterklasse bestim- Beseitigung der Ursachen un d Bedingungen v o r l

m e n u n s e r e Fun kti on , u n d a n i h n e n m u s s e n w i r die Rechtsverletzungen, besonders auch auf d e m Gebiet
Qu a li t a t u n d Effektivitat u n s e r e r A r b e i t m e s s e n . D i e d e s A r b e i t s r e c h t s . D a s gilt auch fiir die richtige Aus-

starkere Einordnung unserer Tatigkeit in die Gesamt- w a h l d e r v o r erweiterter Offentlichkeit z u v e r h a n d e l n -

politik unseres sozialistischen Staates hat wichtige den Verfahren un d die schnelle Realisierung der d e m
Konsequenzen fiir unsere Leitungstatigkeit. sozialistischen Eigentum zustehenden Forderungen

oder durch zielgeiichtete rechtspropagandistische
Erstens m u s s e n wir auf der Grundlage einer ho he n Aktivitaten. Damit ist naturlich keine Forderung nach
Staatsdisziplin und in voller W a h r n e h m u n g u n s e r e r

e i n e m o k o n o m i s c h e n Z u s a t z s t u d i u m v e r b u n d e n .

verantwortung die LOsung dieser gesamtstaatlichen uber die okonomischen Grundfragen aber m u G bei
Auf ga be n stets im Blickpunkt unserer Arbeit haben. je de m Funktionar Klarheit bestehen.
D a s stellt ho h e Anforderungen an die politisch-ideo-
logische Arbeit der Leiter auf Bezirks- u n d Kreis- Die Aufgaben zur weiteren Entfaltung und Vervoll-
ebene, die Auf ga be n klar zu m a c h e n u n d in der k o m m n u n g der sozialistischen Demokratie als Haupt-
Arbeitsplanung ein solches Niveau zu erreichen, daB w e g der Entwicklung der sozialistischen Staatsmacht
wir unseren Beitrag zur Verwirklichung der Gesamt-

politik in hoher Qualitat u n d im festgelegten U m f a n g d e m o k r a t i s c h e n Z e n t r a l i s m u s a u c h in u n s e r e m L e i -

leiste料 k 간간출汎. Dieser Beitrag durchdringt alle Berei- tungsprozeB. In diesem Z u s a m m e n h a n g mochte ich
che der gerichtlichen Tatigkeit, angefangen von der auf solche Forderungen in d e m D o k u m e n t aufmerk-
qualitativen u n d quantitativen Erfullung der Aufga- s a m m a c h e n , w i e

b e n der Rechtsprechung bis hin zur VoL-itreckung,
v o n der Rechtspropaganda u n d Rechtserziehung bis - die Ausp rag ung der Rolle der Sch 料en in ihrer

hin zur Rechtsantragstellentatigkeit. Rechtsprechungstatigkeit, also ihre weitere Quali-

fizierung vor allem bei der W a h r n e h m u n g ihrer
Zweitens mus sen wir unter sthkter W a h r u n g der Verantwortung als unmittelbar von den Werktati-
jeweiligen Verantwortung das Z u s a m m e n w i r k e n mit g e n gewahlte Richter, oder auf
d e n anderen Or ga ne n im Terntorium verbessern, u m

der zunehm enden Komplexitat der gesellschaftlichen - die weitere Qualifizierung der Arbeit der gesell-

Entwicklung u n d der dabei zu losenden Aufgaben schaftlichen Gerichte,

Re c hn u n g zu tragen.
weil sich insbesondere uber diese gesellschaftlichen

Driltens m u s s e n w i r m i t e i n e m v o l k s v e r b u n d e n e n u n d

burgernahen Arbeitsstil die Mitwirkung der Werkta-
Krafte die wirksame Teil理출hme der Burger an der
Rechtsprechung - und damit ein wichtiger Teil ih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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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ta usubun g - vollzieht u n d weil damit ein wich- Burger z u m Gericht als einem O r g a n des sozialisti-

tiges verfassungsmaBiges Grundrecht verwirklicht schen Staates weiter zu festigen. Diese Bewahrungs-
w i r d . probe m u C jeder Kader taglich mit Auszeichnung

bestehen. d a n n wird unsere Arbeit a u c h weiterhin
Hier geht es aber auch um die immer engere Verbin- u n d z u n e h m e n d m e h r v o m Vertrauen der Biirger
dung unserer Arbeit mit den gesellschaftlichen A k t i -

getragen.
vitaten im K a m p f um Gesetzlichkeit, Ordnung,
Sicherheit un d Disziplin - besonders in den Arbeits- Zweitens: Das Doku ment hebt die Abhangigkeit der

kollektiven un d in den Wohngebieten. Leistungen und der Ergebnisse jedes Genchts von der
Tatigkeit des Direktors hervor.

Damit k o m m e ich zu einem weiteren Aspekt u n s e r e r

Arbeit. Der XI. Parteitag hat den hohen Stellenwert Leistung steht hier fur Einsatzbereitschaft und Ziel-

der sozialistischen Kommunalpolitik e m e u t deutlich strebigkeit, Intensitat un d Rationalitat in der Arbeit

gemacht. Hier verwirklicht sich unmittelbar die Auf- der Richter, Sekretare u n d der ande ren Mitarbeiter

gabenstellung der Einheit vo n Wirtschafts- u n d So- bei der Bewaltigung des Verfahrenseingangs. Ergeb-

zialpolitik. Hier m u B jeder Burger auch unmittelbar nis steht hier fur Gesetzlichkeit, Gerechtigke린 니料d

sicherheit und Geborgenheit garantiert, daB er im

Wirksamkeit der gehchtlichen Entscheidungen u n d

ihrer Verwirklichung, fur Wirksamkeit der rechtspro-

Mittelpunkt der Arbeit der sozialistischen Staats- pagandistischen und rechtserzieherischen Arbeit der

macht steht und daB erseine Rechte und berechtigten Richter u n d Sekretare u n d der Informationstatigkeit

Interessen geschiitzt u n d gesichert weiB. d e s G e h c h t s .

In Durchsetzung des Gesetzes uber die 출r간iche理 Leitungsverantwortung un d -tatigkeit der Direktoren,

Volksvertretungen mussen wir also unseren Beitrag besonders zur Qualifizierung der Rechtsprechung,

zur Realisierung der Gesamtpolitik auch un d v o r umfassen beide Aspekte gleichermaBen. Sie voll

allem durch die Einordnung unserer Arbeit in die
w a h r z u n e h m e n erfordert v o n d e n Di r ek t or e n die

politische Aufgaben- u n d Problemstellung des Terri- Ausp rag ung ihrer Vorbildwirkung in ihrer politischen

t o h u m s gewahrleisten. Insbesondere die territohalen F호hr만간gstatigkeit im Gerichtskollektiv, in der eige-

programme zur Erhohung von Gesetzlichkeit, Ord- n e n richterlichen Arbeit u n d in ihrer gesellschafts-

nung, Sicherheit u n d Disziplin gebe n uns dafur wich- politischen Arbeit.

tige Ohentierungen. Unseren Beitrag zu ihrer Umset- Darauf stellt die Forderung des Dokuments ab, den
zun g sehen wir vor allem in der Mitwirkung bei der Direktoren der Kreisgerichte besonderes Au ge n me r k
Verallgemeinerung von Erfahrungen territorial e n t - z u w i d m e n .

wickelter Fuhrungsbeispiele un d in der Unterstutzung
von Arbeitsgruppen, z.B .den Arbeitsgruppen Rechts- Ein Schritt in diese Richtung ist getan. D e n Gerichten

propaganda u n d Rechtserziehung der Kreisleitungen liegt die Dokumentation des Fuhrungsbeispiels Kreis-
d e r S E D u n d d e r F D J . D a s erfordert a b e r a u c h ein e gehcht Furstenwalde vor. Die ko料惡打린ktive A n w e n -

entschiedene Verbesserung der Analysen- u n d Infor- dung der mit der Dokumentation auf der Grundlage
mationsarbeit zunachst mit d e m Ziel, d e n staatlichen erprobter Grundsatze u n d M e t h o d e n ermittelten

Organen, Parteien u n d gesellschaftlichen Organisa- Erfahrungen dieses Kreisgerichts ist politischer Auf-
t i o n e n im T e r r i t o n u m I n f o r m a t i o n e n z u vermitteln. 도s trag jedes Kreisgerichtsdirektors. Ihn zu erfullen,

geht aber auch darum, z u n e h m e n d witksamer Erfah- schliellt d i e kr i t is c h e 諒berprufung auch langjahhger
rungen aus deren T츠比gkeit fiir die weitere Qualifizie- Leitungstatigkeit ebenso ein, wie sie andererseits die

rung der gerichtlichen Arbeit - insbesondere der s c h e m a t i s c h e U b e r n a h m e ausschlieBt.

Leitungstatigkeit - z u n u t z e n .
D i e in d e r D o k u m e n t a t i o n en t h al t e n en A n f o r d e r u n -

A u f eine weitere Frage mo ch t e ich in diesem Z u s a m - g e n sind M a B s t a b guter Leitungstatigkeit, u n d somit

me n h a ng verweisen. Wir mussen unser Au ge n me r k kein absolutes MaB. Der A만간rag zur schopferische린

darauf richten, die Rechtssicherheit als wesentliches Um se tz un g des Fuhrungsbeispiels ist zugleich als

E l e m e n t d e r W i r k s a m k e i t u n s e r e r A r b e i t u n d als An r e g u n g zu seiner Weiterentwicklung aufzufassen.
B e s t a n d t e i l d e r s o z i a l e n S i c h e r h e i t u n d Geborgenheit Erst damit ka n n es zu eine m wirk same n Beitrag der

immer weiter zu festig찰料 빈籠d zu erh諒he理. Da祝간 Umsetzung der Beschlusse des XI. Parteitages in der

leisten wir einen spezifischen Beitrag zur Herausbil- gerichtlichen Tatigkeit werden, der deren D y n a m i k

d u n g sozialistischer Beziehungen zwischen d e n Bur- entspricht.

gern. Die Rechte u n d berechtigten Interessen der

B 竝rger sind konsequent zu gewahrleisten; das gilt v o r
Diese D y n a m i k m u B in erstcr L i n i e in e i n e r w e i t e r e n

Verbesserung der Qualitat der Rechtsprechung in
allem fur die Sicherung ihrer verfassungsmaBigen

ihrer Einheit vo n genchtlicher Entscheidung u n d
Grundrcchte. A u c h hiervon wird die gesamte Breite

Verwirklichung sichtbar werden. D a s erfordert
der gerichtlichen Arbeit angesprochen. zunachst, d a B die im erstinstanzlichen V e r f a h r e n

Naturlich steht die qualifizierte Rechtsprechung an getroffene Entscheidung d e m Gesetz entspricht, rich-

e r s t e r Stelle. Sie beruhrt aber ebenso die Eingabenar- tig 니料d uberzeugend begr心피det ist. GroCe A狀h料를rk.

beit oder die Rechtsauskunft, die Vollstreckung oder samkeit ist daher der politisch-juristischen u n d kon-

die Rechtsantragstellentatigkeit. zeptionellen Verfahrensvorbereitung zu wi d me n . Die

notwendige Korrektur vo n erstinstanzlichen Entschei-
E s m u B uns dabei durch eine weitere Verbesserung in du ng en beeintrachtigt die Autohtat des Gerichts. Mit

der qualitativen und quantitativen Aufgabenerfullung e i n e r in erster Instanz richtig getroffenen und uber-
i m m e r besser gelingen, das Vertrauensverhaltnis der zeugend begrundeten Entscheidung lassen sich Ur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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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 u n d Bedingungen v o l l Rechtsverletzungen am tisch-ideologischen Vorbereitung der Mitarbeiter dar-
schnellsten beseitigen. Die Propagierung eines mit a u f ist.

Fehlern behafteten oder gar falschen Urteils bewirkt
N o c h in d i e s e m J a h r w e r d e n vorau ssich tlic h 5 2 B u r o -

zweifellos das Gegenteil des angestrebten Zieles.
computer an de n Genchten im Einsatz sein, darunter

liii;"9.....is!Ei.i.:|.3'T1::rs.ii;99.s9.l;sii
an allen Bezirksgerichten. S o sind wir bereits in der

Lage, uns u .a. in Familienverfahren in spiirbarem
M a B e v o n R o u t i n e a r b e i t e n f r e i z u m a c h e n u n d d i e

geringem U m f a n g vorhanden. Im Territohum wider- manuelle Genchtsstatistik insgesamt iiber Biirocom-
spiegelt sich das Vertrauen der Burger in ihren Staat, puter abzuarbeiten. Die notwendigen Voraussetzun-
in die Gerechtigkeit und Gesetzlichkeit jeder Ent- gen werden den Leitem der Abt. R A S im Herbst
scheidung der Justizorgane am unmittelbarsten. Dart vennittelt w e r d e n .

steht der Richter, der Staatsanwalt, der Notar, der

Rechtsanwalt oder der Sekretar d e m Burger direkt 1987 werden wahrscheinlich 100 Burocomputer bei
d e n G e r i c h t e n u n d S t a a t l i c h e n N o t a n a t e n im E i n s a t z

린피d pers를理lich geg딘理竝ber; dort vor allem begnindet
sich das Vertrauen der Biirger in die Justiz. sein. Dami t realisieren wir schon zu diesem Zeitpunkt

die zunachst bis einschlieOlich 1990 geplante Ausstat-
Unsere Eingabenanalysen zeigen, daB auch fur die tung. D a s erfordert bereits jetzt, mit der notwendigen
gerichtliche Arbeit der Grundsatz gilt, da B das politisch-ideologischen u n d fachlichen Vorbereitung
Erreichte n o c h nicht d a s Er re ic hb ar e ist. Verstark t zu beginnen. Im nachsten M o n a t we r d en wir deshalb
we rd e n in diesem Z u s a m m e n h a n g die Fragen der verstarkt weitere Ausbildungslehrgange, zunachst
Durchsetzung gerichtlicher Entscheidungen an Be- mit d e n Bedienkraften, spater auch mit d e n Nutzern
deutung gewinnen, u n d zwa r aus ei ne m sehr prinzi- durchfuhren. Anspruchsvolle Forderungen we r d en in
piellen Grund: Eine trotz vorliegender Voraussetzung diesem Zu s a m m e n h a n g von der Partei- und Staats-
nicht, 料린r teilweise oder zogernd d린rchg찰f竝h린출 R출출 - fiihrung a n uns gestellt. D a s schlieBt ein, v o m Zeit-
lisierung stellt auch die bestens begrundete Entschei- punkt der Bereitstellung der Burocomputer auf ihre
d u n g in Zweifel. Eine solche Aibeitsweise verletzt mehrschichtige Auslastung zu orientieren. In der
berechtigte Interessen von Burgern u n d unseres Stag- volkseigenen Industrie wird z u m Beispiel gegenwar-
tes, die zu schutzen die Gerichte gerade berufen sind, tig eine kalendertagliche Auslastung vo n 13 Stunden
u n d m i n d e r t d i e Rec hts si che rhe it . realisiert. Die Tatsache, daB wir relativ kurzfnstig

m e h r als 1 500 Mitarbeiter auf die mit der Einfuhrung
E s gilt, den moglich출릿 verlust an Vertrauen in die di e s er n e u e n T e c h n i k in d e r Justiz v e r b u n d e n e n
sachliche Kom pet en z der Gerichte sowohl zur L sung

n e u e n Aufg aben einzustellen haben, mach t d e n
d e s Konflikts, zur Kritik u n d z u m H i n w e i s als a u c h z l l r

Rechtspropaganda u n d Rechtserziehung auszuschlie-
Um f a ng dieser Arbeit deutlich, die grundlegende
An d er u ng e n in allen Strukturbereichen der Genc hte

Ben. U n s 1st die Aufgabe gestellt, das Vertrauen zu
mit sich bringen wird.

festigen, das letztlich Vertrauen z u m sozialistischen
S t a a t ist. Hervorgehoben we rd en ka n n u n d m u B jedoch:

Das erfordert eine ziigige un d konsequente Durchset- Die Einfuhrung dieser Technik dient allen. Sie befreit
zu n g gerichtlicher Entscheidungen auf allen Rechts- die Mitarbeiter d e r Justiz w e i t q e h e n d v o n sc h e ma t i -

gebieten und an jedem Gericht. Die leitungsmaBige scher, routinehafter Arbeit. Sie setzt die Zeit frei, a n

EinfluBnahme auf die Erh oh un g der Qualitat der der e s Richtern, N o t a r e n u n d Sekretaren m a n c h m a l

Rechtsprechung m u B daher stets auch de n Problemen auch objektiv mangelt, d e n Anliegen der Burger in der
ihrer Verwirklichung Re c h n u n g tragen. Rechtsauskunft, in der Rechtsantragstelle u n d in d e n

Verhandlungen die ausreichende Aufmerksamkeit zu
Dieses u m so mehr, d a durch d e n Anstieg der Voll-

streckungsauftrage an vielen Gerichten die Belastung
widmen. Nicht selten erwecken wir - in Eingaben
wird daruber berichtet - bei de n Burgern gerade das

der Sekretare u n d der in die Bearbeitung der Voll-
Gefiihl, keine Zeit fiir sie zu haben, ihrem Vorbringen

streckungssachen einbezogenen Strukturbereiche e r .

deshalb nicht das gebotene Ge ho r zu sche理k출料. wir
heblich z u g e n o m m e n hat.

gew in nen sicherlich auch Zeit fiir die konzeptionelle
Vieles wird mit n e u e n Initiativen in d i e s e m Bereich, Vorbereitung der Verfahren, wie auch fur M a B n a h -

mit der Verbesserung der Organisation der Arbeit und m e n der Wirksamkeit der Rechtsprechung, fiir Rechts-
m i t rationelleren A r b e i t s w e i s e n z u e r r e i c h e n sein. propagand출 빈狂d -erziehung, insbesondere unter d e r

Politisch-ideologische EinfluBnahme und Erziehung Jugend, un d vor allem fur die unabdingbare, furjeden
und problemorientierte Leitungstatigkeit der Direk- wichtige, eigene Weiterbildung.
t o r e n u n d L e i t e n d e n S e k r e t a r e d e r Bez ir ks - u n d

Kreisgerichte werden uns auch hier in die Lage Drittens: W e n n im Bericht an den XI. Parteitag gesagt

versetzen, die quantitativ angestiegene Arbeit in wurde, ,,daB die sich heute u n d kunftig vollziehenden

einer neuen Qualitat zu bewaltigen. prozesse in unserer Gesellschaft hohere Anspruche an
die Verhaltensweisen der Me ns ch en , ihre Aktivitat,

dieser P r o b l e m e w i r d e s sein, w i e schnell e s u n
ihr Verantwortungsbew만駱tsein, ihre schopferische
Tatigkeit un d Kollektivitat, an solche Eigenschaften,

gelingt, die mit der Mikroelektronik gegebenen M 출g. wie Disziplin, PflichtbewuBtsein, Zuverlassigkeit un d
tichkeiten der Verfahrensbearbeitung zu nutzen. E s Gemeinschaftssinn stellen", da n n gilt das nicht allein
hat sich gezeigt, daC das nicht nur eine Frage der fur die kommunistische Erzieh仙理g 편찰r Jug출린d, 를o 料 1

technischen Voraussetzungen u n d der fachlichen dern gerade auch fur das Berufsethos der Mitarbeiter
Qualifizierung, sondern vielmehr auch eine der poli- d e r Ge r i c h t e u n d Staatlichen Notariate. D a v o n lei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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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h die im D o k u m e n t gestellten Anforderungen an wir mussen vor allem 편린rch gr諒愚출ren ideologisch찰流
die Arbeit mit de n Kadern ab. Erfolgreiche Kader- G e h a l t u n d mi t m e h r Wissenschaftlichkeit in d e r A u s -

arbeit zu leisten, heiBt immer, die Perspektive der 린간d weiterbildung hohere Anforderungen an die
Entwicklung im Blick zu haben. Auf der Kaderkonfe- K a d e r stell출料. Ge me i理惡am h a b e n wir darauf Ei綠理간曆

renz u n d in fruheren Direktorentagungen ha b e n wir zu nehmen, daC jegliche nZufnedenheit" mit mittel-
dazu schon oft die Aufgaben diskutiert. Zwei Dinge m초路igen Arbeitsergebnissen ub e r wu n d e n un린 린urch
m출를hte ich d a v o n n o c h ei nm a l hervorheben , w출泌 sie sinnvolle A n w e n d u n g der moralischen u n d matenel-
vo n ausschlaggebender Bedeutung sind. len Stimulierungsm출glichkeiten das Streben nach

Spitzenlei피泌理gen gef諒rd拏린 wird. Die E피조hrungen
D a s ist die Notwendigkeit, auf allen Leitungsebenen

belegen, die Kader entwickeln sich am besten in einer
die Verantwortung fiir die klassenmaBige Starkung

schopfehschen Arbeitsatmosphare, die von gegensei-
u n s e r e r Or g a n e durch die Gewi.nnung geeigneter

tigem Vertrauen, aber auch von freimutiger Kritik
N a c h w u c h s k a d e r fur das juristische Studium, v o r

gekennzeichnet ist. W o solch ein Arbeitsklima fur die
allem solcher mit eigenen Produktionserfahrungen,
n o c h b e s s e r w a h r z ; u n e h m e n : D a s ist di e A r b e i t m i t d e r

gesellschaftlichen Beziehungen eines Kollektiv be-

stimmend ist, werden die Leistungen der Besten als
Kad er res er ve . H i e r ist v o n allen Leitern z u e r k e n n e n ,

d a C Re s er v ek a d er a rb e i t k e i n au ss c hl i eB U ch zentrales
MaBstab fur jeden einzelnen anerkannt. Dort halten
sich iiberholte o d e r uneffektive A r b e i t s m e t h o d e n

Problem ist. In gemeinsamer Arbeit mit den Bezirks-
nicht lange. N e u e m und Besserem steht m a n aufge-

gehchten mussen wir sichern, daB die geeigneten
schlossen gegenuber. Junge und noch weniger erfah-

jungen Kader zielgerichtet entwickelt und rechtzeitig
r e n e Mitarbeiter u b e m e h m e n in so l c h en Kollekti-

auf die U b e r n a h m e vo n Leitungsfunktionen vorberei-
tet w e r d e n .

ve n g e m die Arbeitserfahrungen bewahrter Kader.
D o c h all das vollzieht sich nicht im Selbstlauf, s o l l -

D a s politische u n d fachliche Niveau der Kader ist d e m m u B zielstrebig geleistet u n d organisiert w e r -

entscheidend fur die weitere Verbesserung der Qu a- den. Die Arbeit am Fuhrungsbeispiel Kreisgencht
litat der gesamten gehchtlichen u n d notahellen Tatig- Furstenwalde hat diese Erkenntnis nachhaltig
keit u n d fiir e i n e w a h r h a f t sozialistische Re ch ts ku lt ur . bekraftigt.

Eine weitschichtige u n d konsequente politisch-ideo-
logische Arbeit mit de n Mitarbeitern m u n s e r e n Au c h die Mitarbeiter der Justizorgane des Kreises
Dienststellen ist dafur die wichtigste Voraussetzung. Eisenach u n d alle jene Kollektive, die inzwischen
Sie m u B ausgeiichtet sein auf die Herausbildung un d ihrem Aufruf gefolgt sind u n d mit ne u e n Initiativen
Festigung solcher Haltungen un d Fahigkeiten, wie u n d Verpflichtungen ihren ganz spezifischen Beitrag
eng e Verbundenheit mit d e n Werktatigen, hohes zur Umsetzung der Parteitagsbeschlusse erbringen
StaatsbewuBtsein, Gesetzestreue, Gerechtigkeit u n d wollen, gehoren zu d e m groBen Kreis derer, die
Feinfuhligkeit im U m g a n g mit d e n Menschen. Unsere 刻.ifgeschlosse린 狀理d sch諒pfehsch di출 L출를린流g der
Mitarbeiter m u s s e n sich durch eine verantwortungs- bevorstehenden Aufgaben in Anghff nehmen. OberaU
bew uCte H a n d h a b u n g vo n Recht u n d Gesetz a t l s - dort, w o wir uns in der Leitung인출狀gkeit ko理辰ret 린출理
ze ic hn en . S o l c h e K a d e r i m m e r w i e d e r h e r a n z u b i l d e n K a d e m zuwenden, w o wir uns fur ihre Belange
u n d zu erziehen - vor allem im ProzeB der taglichen e i n s e t z e n und uns auch um die Losung personlicher
Arbeit - 1st eine standige Aufgabe staatlicher Lei- Probleme ki im me m , w o wir ihnen helfen, sich zu
tungstatigkeit u n d gesellschaftlicher EinfluBnahme. entwickeln u n d zu qualifizieren, w o wir sie fordern
Zweifellos sind in d e n G e r i c h t e n u n d Staatlichen un d fordern, werd출誰 herausragende Leistungen
Notahaten erfahrene u n d bewahrte Kader tatig, die erzielt.

eine erfolgreiche Arbeit leisten. Wir verfugen iiber
Kader, die groCe Leistungsbereitschaft zeigen un d

D a r t fuhlt m a n sich w o h l u n d sind stabile Arbeitskol-
gewillt sind, sich d e n objektiv wac hs en de n Anforde-

lektive in der Lage, mit den vorhandenen Kraften die
rungen zu stellen. Aber auch erprobte Mitarbeiter sind

Aufgaben in hoher Qualitat u n d Effektivitat zu erfiil-

譜lerdem verandem sich immer wieder 및c len.

Arbeitskollektive; b e w a h r t e K a d e r scheiden aus,

junge u n d entwicklungsfahige Kolleginnen un d Kol- L a s s e n Sie m i c h m e i n e feste 諒berzeugung zum Aus-
legen k o m m e n n e u zu uns. Da s mach t es notwendig, druck bringen, daB wir mit der Kraft der Kollektive,

gemeinsam mit den Partei- und Gewerkschaftsorgani- mit schopferischem Elan, mit vielfaltigen Initiativen

sationen fiir eine gute politisch-ideologisc린출 Arbeit un d Ideen die anspruchsvollen Aufgaben, die sich 출린惡

mit ihnen zu sorgen, um pnnzipielle Grundhaltungen den Beschlussen des Parteitages ergeben, ehrenvoll

zur Fu nk ti on eines Richters, Notars, Sekretars od er erfullen w e r d e n .

Mitarbeiters d e r Justiz mi t allen d a m i t v e r b u n d e n e n

Anforderungen herauszubilden u n d zu festigen. Dazu wiinsche ich uns allen viel Erfo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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晴ede d출雪 pr崙雪id출暇t출暇 d출를 Oberst출간 G출n출前拓 der D D R , Dr. G雌.'暇t출r 毒讓r9출,
zur Begru ndun g des g e m e i n s a m e n D o k u m e n t s

Uns hat der Wille zusammengefuhrt, unsere strategi- Erstens: Die Haupttatigkeit der Gerichte ist die Recht-
sche Konzeption fur die Arbeit der Gehchte 빈理業출r출료 sprechung. Diese fundamentale Aussage steht am

Landes bis z u m Jahre 1991 gemeinsam abzustecken Anfang aller Aufgaben. Hierbei geht es erstrangig urn
und damit Platz, Ziele und Inhalt der gehchtlichen die Bestimmung des Platzes der Gerichte im System
Tatigkeit aus d e n Beschlussen des XI. Parteitages der staatlicher Machtausubung. Diese Pramisse ist nicht
S E D zu bestimmen. Ich stimme voll der Einschatzung aus der Not geboren, sondern Grundaufgabe 만린惡출re惡

des Ministers derJustiz, Kollegen Hans-Joachim Heu- sozialistischen Gehchtswesens. Alle anderen Fragen
singer, zu, d a B sich in die sem D o k u m e n t erneut die s i n d h i e r v o n a b z u l e i t e n o d e r ih r u n t e r z u o r d n e n . D a s

Absicht beider Org ane manifestiert, d e n Gerichten Rechtsprechen im N a m e n des Sozialismus ist eine der

eine verstandliche, verbindliche u n d abgestimmte verantwortungsvollsten Aufgaben, die der sozialisti-
Orientierung fiir die nachsten Jahre zu geben. sche Staat zu vergeben hat, geht es doch vor allem u m

die Gestaltung der Beziehungen Staat-Burger, Bur-
Unsere ge me in sa me Verantwortung besteht gerade ger-B urger 니料d u m eine auf 피찰料및 Gesetz beruhende
darin, d e n Gerichten eine die vers chie dene n Arbeits-

L竝s니理g me服惡chlicher Ko라간ikte.
gebiete umfassende u n d miteinander verzahnte

Anleitung zu uberreichen, die keinen Dualismus in Se lb st ve rs t초간d li ch u b e r s e h e n w i r 料icht d i e w a c h -

d e r A r b e i t zu la Bt . se料de Gr諒流e der 更n친料를pr狼ch理출h ie u n s e r e r s t a a t -

l i c h e n G e h c h t e . 諒ber 200 000 Verhandlungen im
D a b e i k출籠간찰料 w i r v o n d e m b e r e i t s n a c h d e m X . P a r - Gerichtssaal im Jahr, doppelt soviel u n d m e h r Zah-
teitag praktizierten bewahrten W e g ausgehen. lungs- u n d Vollstreckungssachen, eine h a l b e M i l l i o n

Rechtsauskunfte, dazu die nicht ge h n g en M a C n a h -
Unser jetzt vorliegendes D o k u m e n t w u r d e na ch d e m

m e n der Rechtserlauterung usw. - das alles ist v o l l

Parteitag grundlich beraten. Die n u n m e h r vorlie-
r u n d 1 3 0 0 R i c h t e r n in u n s e r e m L a n d e z u b e w a l -

gende Fassung ist das Ergebnis vieler Uberlegungen
u n d D i s k u s s i o n e n .

tigen. Im Durchschnitt hat jeder Richter etwa pro Jahr

1 000 Burger direkt oder indirekt zu betreuen. Dabei

Dabei konnten wir an die Erfahrungen u n d Analysen k o m m t die Hauptlast auf die Genossen - oft u n s e r e

der Jahre 1 9 8 1 - 1 9 8 5 anknupfen. Insbesondere fan- J心理gsten - ,die in de n Kreis畏린 출rbe린출料. Bei alledem

d e n Eingang gibt es keine tolerierten Absthche an der Qualitat der

Rechtsprechung. D a s Spiegelbild der Arbeit jedes
- d e r B e s c h l u B d e s Sek ret ari at s d e s Z K d e r S E D v o n Richters ist die Qualitat d e s Einzelfalles u n d die

1984 zur Berichterstattung des Kreises Aimaberg, S u m m e se i n er Falle.

d e r n a c h w i e v o r u n s e r e Arbei t mi tb e st i mm t;
D e r Burger, der uns gewahlt hat, m u B u n d soll wissen,

- die Beratung mit d e n Mitarbeitern der Bezirks- u n d da B sein Fall, sein Anliegen in guten H a n d e n liegt, daB

Kreisleitungen der Partei u n d der Parteisekretare der entscheidende Richter gesetzlich richtig und
in K l e i n m a c h n o w ; gerecht entscheidet.

- die Einsatze, Standpunkte u n d sonstige M a B n a h - Daher ist die von uns vertretene Losung, daB bereits

men, die aus d e n ge m ei n sa m e n Jahresplanen der die erste Entscheidung die hchtige zu sein hat, unbe-

zentralen Justiz- u n d Sicherheitsorgane durchge- dingt aufrechtzuerhalten, allerdmgs mit d e m Zusatz,

fuhrt w u r d e理; d a B die zw e i te Instanz - so w i e w i r a u f d e r 10. Ple-

nartagung des Obersten Ge hc ht s e s betont h a b e n -
- die Ergebnisse der Ko mm i ss i on Staat, Recht, die Sicherheit gebe n muB, da B jeder Fehler entdeckt

Demokratie zur Vorbereitung des XI. Parteita- u n d korrigiert wird.
g e s ;

Z u n e h m e n d w e r d e n w i r a u c h - w i e bereits m i t d e r

- die Ergebnisse der staats- u n d rechtswissenschaft- 4 .Plenartagung des Obersten Gerichts geschehen -
lichen K o n f e r e n z v o m J u n i 1985; auf die Erh초h린간g der Kultur der Gerichtsarbeit dran-

gen. Wir versteh출料 dar니理출er vor allem die 린汎burokra-
- die 14 Plenartagungen des Obersten Gehchts tische, verstandnisvolle Arbei t m i t u n s e r e n M e n -

sowie die Analysen und Einschatzungen der s c h e n .
Be z ir k e .

Da s betrifft auch die Arbeit mit de n Eingaben, die
Da s gibt uns das Recht, von einem gesicherten Kldgeaufnahme, die Sprechstundenarbeit usw. Bei
Erkenntnisstand die Lage bei der Rechtsverwirkli- all출간 인간seren Tatigkeiten sollt출린 wir 만간s pers凉린lich
chun g im La nd e einzuschatzen un d aus gew og ene daruber Rechenschaft geben, wie wir zur Festigung
SchluBfolgerungen fur die auf der Grundlage der d e s V e r t r a u e n s un se re r M e n s c h e n z u r sozialistischen

Beschlusse des XI. Parteitages weiterzufuhrenden Staatsmacht beigetragen haben.
A r b e i t e n z u z i e h e n .

Zweitens: D a s Leben hat uns gelehrt, daB wir zu einer
Soweit es sich u m die Rechtsprechung u n d ihre i m m e r grofleren Verzahnung der Rechtsgebiete k o m -
Leitung handelt, ge he n wir von folgenden Haupt- m e n mussen. Das zeigt sich ganz besonders m de n
linien aus: aullenpolitischen Belangen, beim Schutz der inn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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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herheit u n d der Gewahrleistung der offentlichen

ordnung, bei unserem gewa chs enen Beitrag z u r legen haben, u m stets glaubwiirdig zu sein. Unsere

wert werden wir auch auf die offentliche Meinung zu

Unterstutzung der okonomischen Strategie sowie Partei, unser Staat u n d auch unsere Burger sollen sich
b e i m Schutz des Lebens, der Gesundheit, de r Freiheit darauf verlassen ko n n e n, d a B der Sch ut z vor strafba-

빈간d Wiirde sowie des Eigentums 긴출r Burger. ren Ha nd lu ng e n nicht abgebaut, sondern ausgebaut
w i r d .

D a s bethfft selbs tver stan dlic h a u c h u n s e r e M a O n a h -

m e n z u r Leitung der Rechtsprechung. Vierlens: Die Durchsetzung der Gesetzlichkeit in

jeder Sache, in jedem Verfahren ist elementare Pflicht
Verzahnung heiCt nicht Gleichstellyng. N a c h wie v o r jedes Richters. B&i der Erforschung der Wahrheit
h a b e n die Strafverfahren u n s e r e b e s o n d e r e A u f m e r k - durch das Gericht m u B der W e g dazu selbst w a h r sein.
s a m k e i t .

hn September 1984 haben wir aus gegebenem AnlaB

V o n d e n Straftaten gehe n die Gefahren fur die sozia-
만 理 惡 e r 聲 phnzipielle Auffassung zu dieser Frage darge-

listische Gesellschaft, fiir da s Z u s a m m e n l e b e n der legt. Hier gibt es keine Absthche. Das Bild d e r

Rechtssicherheit in u n s e r e m L a n d e - d a s a u c h inter-
Burger u n d fur d e n Einzelnen im besonderen M a B e
aus. Im C h a r a k t e r d e r Straftaten u n d ihren D i m e n s i o - national anerkannt gut ist - hangt wesentlich von den

n e n spiegelt sich auch der Zustand eines Landes Handlungen u n d v o m Gesamtbild der Genchte bei
u n s ab .

w i d e r .

Deshalb haben wir dieser Frage und der Starkung der
Wir habe n alle Veranlassung - aufbauend auf d e m

guten Stand in der D D R - weitere Anstrengungen z L l r
Eigenverantwortung der Gerichte im Doku ment sol-

Zuruckdrangung der Kriminalitat u n d ihrer Folgen zu che Bedeutung beigemessen.

u n t e r n e h m e n . Die Formel, die wir g e m e i n s a m gefunden haben:
Gute, kameradschaftliche Z u s a m m e n a r b e i t mit d e n

Besondere Beachtung schenken wir dabei
anderen Justiz- u n d Sicherheitsorganen bei voller

- d e n Strafverfahren mit Untersuchungshaft; W a h r n e h m u n g der Eigenverantwortungjedes Organs

hat sich im Leben bewahrt und respektiert hinsichtlich
- d e n Verfahren ge ge n Jugendliche: der Gerichte das Verfassungsgebot der Unabhangig-

- d e n Ruckfallstrafsachen;
k e i t d e r Ri ch te r .

Wir we r d en weitere Anstrengungen zu unternehmen
- solchen Verfahren, die von der Art ihrer Begehung

h a b e n b e i d e r
bzw. ihren Folg출汎 her fur die sozialistische Gesell-
schaft b e s o n d e r s schadlich sind, - Qualifizierung des Beweisverfahrens in Strafsa-

c h e n :
- d e n Verfahren mit Auslanderbeteiligung.

- Profilierung des Rechts auf Verteidigung;
Drittens: W i r s i n d a u c h in d e n n a c h s t e n J a h r e n fur e i n e

Kontinuitat in der Rechtsprechung der Gerichte. - Gewahrleistung des demokratischen Mitwir-

kungsrechts der Biirger und der Offentlichkeit der
D a s betrifft v o r a l l e m d a s St ra fr ec ht . U n s e r e E i n s c h a t -

Verfahren;
zungen besagen, daB wir auf den Stand, die Bewe-
g u n g u n d das Profil der Straftaten in der D D R durch- - Kultivierung der Prozesse u n d Dokumente.
w e g angemessen u n d erfolgreich reagieren. Alles
B e w a h r t e soll e r h a l t e n u n d v e r v o l l k o m m n e t w e r - Gesetzlichkeit im kleinen wie im groBen ist ein

W e s e n s m e r k m a l d e s Sozialismus. Sie ist ein Schlussel
d e n .

년料료e r e료 Erfolges, geh출린 zur Qualitat des Lebens im
K o n t i n u i t a t heiBt nicht Erstarrung. Jahe W e n d u n g e n Sozialismus u n d versetzt uns in die Lage, in der Frage

- vor allen in der Klassenauseinandersetzung - der Darstellung der Verwirklichung der Men sch en -
sollen u n s ni ch t u n v o r b e r e i t e t treften. A u b n e u e E r f o r - r e c h t e in u n s e r e m L a n d e n o c h m e h r in d i e O f f e n s i v e

dernisse in d e r O k o n o m i e , in d e r staatlichen Sicher- zu gehen.

heit, der offentlichen O r d n u n g u n d bei m Schutz der
B心인料 料ose간 wir 만料 rechtzeitig einste犯출汎. A u

Funftens: Mit d e m Anerkenntnis, daB die Haupttatig-

bestimmten Gebieten des Kam pfe s gege n die Krimi-
keit der Gerichte die Rechtsprechung ist u n d bleibt,
v e r b i n d e t s i c h d a s E r f o r d e r n i s n a c h d e r w e i t e r e n

nalitat, w i e z . B .
Qualifizierung der Leitung der Rechtsprechung. Die

- die RuckfaUkriminalitat, Leitung der Rechtsprechung ist eine politische Puh-

rungsfrage ersten Ranges, geht es doch u m die inhalt-
- das R o w d y t u m , liche Bestimmung der Tatigkeit der Genchte. Wir

- die Gewaltstraftaten, ha b e n die prinzipielle Formulierung der 2 .Plenarta-
g u n g des Obersten Gerichts in das g e m e i n s a m e

- die W o h n u n q s e i n b r u c h e , D o k u m e n t aufgenommen, dall die effektive Leitung
cler Rechtsprechung die konsequente Durchsetzung

- die Asozialit초t.
des Prinzips des demokratischen Zentralismus auch

- die Korruption u n d Spekulation im sozialistischen Gerichtswesen bedingt. Hier
besteht kein Widerspruch zu d e m Prinzip der Unab -

habe n wir unssre MaB na hi ne n - nach grundlicher hangigkeit der Richter. ]m konkreten Einzelfall ha be n

Analyse u n d Ab s t i m m u n g - de n Gegebenheiten die beteiligten Richter in der Regel einen breiten

a n z u p a s s e n . Raum; in der generellen Linie der Rechtspre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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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a b e n sie d e n zentralen Beschliissen, Richtlinien u n d ist un d die gewahrleistet, daB Recht und Gesetz nach
Orientierungen zu folgen. Anders sind die Einheitlich- einheitlichen M a B s t a b e n im ga n z en L a n d e verwirk-

keit u n d der Gleichheitsgrundsatz nicht zu verwirkli- licht w e r d e n .

c h e n .

A n dieser Stelle sprach am 18. Juni d .J.das Mitglied
U n s geht es i m m e r wieder u m die sinnvolle Verbin- d e s Politbiiros, de r Sekretar d e s Z K de r S E D u n d

du n g der zentralen Vorgaben mit den Gegebenheiten Stellvertreter d e s V o r s i t z e n d e n d e s Staa tsr ates d e r

im T e r r i t o n u m . D D R , Genosse E g o n Krenz, z 만 만服료 출

Die Schlagkraft unserer Gerichte hangt wesentlich E r sagte u .a.:
vo n der disziplimerten u n d schnellen Um se t zu n g der

zentralen Orientierungen bis zu je d e m Richter ab. ,,Wir sind liberzeugt, da B das Oberste Gerich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ch weiterhin
Wir sind uns v心璉ig daniber im klaren, da B die Leitung alles Erforderliche u n t e r n i m m t , u m als G a r a n t d e r

der Rechtsprechung durch das Oberste Gericht weiter Gesetzlichkeit u n d der Gerechtigkeit in der Recht-
qualifiziert we rd e n muB. sprechung der Gerichte, gefiihrt von unserer marxi-

Im ersten Teil der heutigen Beratung - der 1.Plenar- stisch-leninistischen Partei, im en ge n Zu sa mm en wi r-

tagung des Obersten Gehchts - hab e ich bereits die k e n mit de n anderen Sicherheitsorganen die v o m

Vorstellung zur weiteren Profilierung der Arbeit v o n XI. Parteitag gestellten Aufgaben zurweiteren Gestal-

9 1991 tenninierte Plan der Plenararbeit, den wir
tung der entwickelten sozialistischen Gesellschaft
e r f u l l e n w i r d . "

h e u t e b e s c h l o s s e n h a b e n . D a s sind verpflichtende Worte. Da s v o m Genossen

Das Kamp fpro gram m unserer Grundorgamsation ist Krenz f立r 린출s Oberste Gericht Gesagte gilt 출b출라so fur

vor allem auf den Ausbau der Fahigkeit des Obersten die Leitungstatigkeit der Bezirksgerichte un d Militar-

Gerichts gehchtet, die Leitung der Rechtsprechung obergerichte. D i e s e Gerichte, ihre Di r ek t or e n b z w .

n o c h b e s s e r z u b e h e r r s c h e n . D a z u h a b e n w i r a u c h im Leiter wie auch ihre Kollektivorgane sind fur die

Z u g e der N e u w a h l eine Reihe vo n M a G n a h m e n u n d Um se tz un g u n d selbstandige Herausarbeitung der

Veranderungen beschlossen. Rechtsprechungsanfordemngen auBerst wichtige
Glieder im Genchtssystem. Ich glaube, daB wir das in

Ein neuer Zivilsenat w u r d e gebildet u n d das Patent- u n s e r e m D o k u m e n t deutlich gema cht haben.
u n d Urheberrecht dort eingeordnet. D a s Prasidium

hat eine neue Geschaftsverteilung der Senate Wir stehen am Anfa恥g der Umsetz린恥g der Beschl竝sse

beschlossen. Eine zentrale Grundsatzabteilung w u r d e d e s im L e b e n u n s e r e s V o l k e s so b e d e u t s a m e n XI. P a r -

gebildet u n d wird alle Potenzen dafur einsetzen, die teitages der SED.

Aufgaben der Leitung der Rechtsprechung zu unter-
Ich meine, daB wir diesen Anfan g mit eine m g e m e m -

st u t z e n.
출 출 m e 料 Dokument, mit einer gemeinsamen Strategie,

Gegenwartig sind wir dabei, zusatzlich eine Kontroll- mit einer ge m ei n sa m e n Onentierung gut be go nn e n

gruppe vo n vier Richtern aufzubauen, die uns insbe- h a b e n .

sondere bei der Vorbereitung der Plenartagungen, bei
N a c h d e r A n n a h m e d e s D o k u m e n t s w i r d e s u n s e r

der Analyse der Rechtsprechung u n d der Kontrolle
ganzes Sinnen sein, diese Aufgabenstellung mit

deren Ergebnisse niitzlich sein soll.
Lebe n zu erfullen. D a z u besitzen wir - unter Fuhru流g

Alles in allem geht es uns u m eine hohere Effektivitat der Partei der Arbeiterklasse - alle Voraussetzungen.
년理惡출r출r LeitungsmaBnahmen, um zu jeder Zeit eine D i e G e r i c h t e u n s e i e s L a n d e s - d e s s e n b i n i c h

Rechtsprechung der Gehchte zu sichern, die der gewiB - werden diesen Auftrag gut an ne hm e n un d
aktuellen Politik der Partei entsphcht, dieser dienlich erfolgreich verwirklichen.

Diskussionsbeitrag de s Ge n os s en Siegfried Heger,
Sektorenleiter in der Abteilung Staats- u n d Rechtsfragen des Z K der S E D

I理流ef출理 Beih출g 脚출chte ich noch einmal die Ein- schopfehschen Verwirklichung dei Beschliiss출 린를s

schatzung des XI. Parteitages hervorheben, da0 die Parteitages im Obersten Gericht und im Ministehum
Justizorgane einen anerkannten Beitrag zur Festi- der Justiz sowie in den nachgeordneten Genchten
g u n g der sozialistischen Gesetzlichkeit leisten. Damit geleistet wo r d en ist.

bhng t unsere Partei de n Stolz auf das auch vo n d e n

Justizorganen seit d e m X . Parteitag Geleistete z v l n l Das vorliegende gemeinsame Dok um ent enthalt eine

Ausdruck. Diese Wertschatzung der A ioeit wu r d e v o r l klare Aufgabenstellung fur die Bezirks- u n d Kreisge-

u n s e r e n Genosse n audi als Verpflichtung verstan- richte, w i e sie mit d e m Besc hluB de s Politburos v o m

d e n . 8. April 1986 fur d e n qualitativ ne ue n Abschnitt in

Verwirklichung des Pr og ra mm s unserer Partei bei der
Gestaltung der entwickelten sozialistischen Gesell-

w i r k초린料출理 h딘린출e feststellen, d출撚 in d e n letzten drei schaft der D D R gefordert wird.
Monaten nach einem grundlichen Studium des
Rechenschaftsbenchts des Z K an d e n Parteitag u n d D e m gemeinsamen Herangehen des Ministeriums der
der anderen D o k u m e n t e eine zielstrebige Arbeit z u r Justiz u n d des Obersten Gehchts bei der Erarbeitung

- 76 2 .



Deutscher Bundestag - IZ.Wahlperiode D r u c k s a c h e 1 2 / 6 8 5 4

der Aufgaben, der gemeinsamen Diskussion mit den angesprochen. Die vorbeugende Arbeit m u B speziell
P r a k t i k e m u n d d e r d a m i t erreichten w e i t e r e n Vertie- au f d i e s e m G e b i e t wei te r verstarkt w e r d e n . W i r m u s -

fung der soziahstischen Gemeinschaftsarbeit gebuhrt sen bemuht sein, die Motive der Tater, alte Denkge-

hohe Anerkennung. Daran haben die leitenden wohnh eiten , konkreter a u f z u d e c k e n u n d mit de r

Genossen u n d die Parteileitungen unserer Grundor- G e h c h t s k h t i k nich t z a h m z u sein. D i e G e n c h t e sollten

ganisationen besonderen Anteil. ihre erzieherische Funktion wirksamer gestalten.

Rechtsprechung, Vo rb eu gu n g u n d Offentlichkeitsar-
Ich mochte gleichzeitig d e n EntschluO unterst心tze恥 .

beit m u s s e n als Einheit ko理출eq년딘料ter durchgesetzt
ge m e i n s a m an die weitere Erlauterung, an das Klar- w e r d e n .
m a c h e n der Aufg abe n zu ge h e n u n d die Realisierung

des Dokuments als gemeinsame standige Leitungs- W i e wir mit unserem Recht u n d der spezifischen
aufgabe entsprechend der jeweiligen Verantwortung Tatigkeit der Gerichte die neuen Aufgaben der wis-
z u be t r a ch t e n . senschaftlich-technischen Revolution, die Einfuhrung

Wir sind gewiB, daB unter zielstrebiger u n d umsichti- der Schlusseltechnologien noch wirksamer fordern

ger Leitung des Ministeriums der Justiz un d des k前理理를流, das ist eine A暇를gabe, der wir 린理寡 服i천 출ll

Obersten Gerichts die heute begrundeten Aufgaben
u n s e r e n K r a f t e n z u w e n d e n m i i s s e n . D a b e i b r a u c h e n

zur Verwirklichung der Beschltisse des XI. Parteitages wir eine enge Zusammenarbeit mit d e n Fachleuten

ac를를gn den Bezirken und Kreisen -및T
der Wirtschaft u n d benotigen wir die Vervollkonun-
n u n g der K e n n t m s s e uber die sich rasch vollziehende

Fiihrung der Grundorganisationen - erfullt werden. 凉konomische Entwicklung.

Unsere GewiCheit ist darin begrundet, daC u n s e r e
Vier tens : Im R e c h e n s c h a f t s b e r i c h t a n d e n XI. Partei-

D i r e k t o r e n u n d Ri c ht er u n d alle Mi t a r b e i t er d e r
tag hat Genosse Eh c h Honecker festgestellt: ,Die

Ge r ic h t e in allen J a h r e n b e w i e s e n h a b e n , d a C sie die
i m m e r umfassendere Einbeziehung aller Burger m die

s im kampferischen Geist sachkundig im Leben L前sung der offentlichen Angelegenheiten geh 린 z 린

d e n b e d e u t e n d s t e n d e m o k r a t i s c h e n T r a d i t i o n e n u n -
d u r c h s e t z e n .

를출r e s Staates." Unsere gute Rechtspolitik im Interesse
D i e b e w a h r t e aktive sozialistische Ge m e in s c h af t s a r- u n d z u m W o h l e des ganzen Volkes k a n n nur im
beit z w i s c h e n d e m M i m s t e r i u m d e r Justiz u n d d e m engsten Verhaltnis zu den Menschen, gemeinsam mit

Obersten Geh cht unter W a h r u n g der verfassungs- i h n e n v e r w i r k l i c h t w e r d e n .

rechtlichen Verantwortung, das auf der Grundlage

der Parteibeschltisse abgestimmte u n d koordinierte
E s ist n u r zu unterstutzen, w e n n die n e u e Qualitat de r

Vorgehen an der gemeinsamen Front der sozialisti- Zusammensetz狀服g der Schoffen g출料린를zt we rd en soll,

schen Gesetzlichkeit dient der Starkung 빈 피 s e r 鷺 r um ihre Wirksamkeit qualit출比v weiter zu erh hen.

A l b e i t e r - u n d - B a u e m - M a c h t .
Weil die Volksvertretungen die wichtigste Form der

Einige G e d a n k e n zu de n inhaltlichen Aufgaben: sozialistischen D e m o k r a t i e sind, sollte eine b e d e u -

tende Aufgab e der nachsten Jahre sein, die Zu sa m-
Erstens: Wir sind gut beraten, w e n n wir bei der menarbeit mit d e n Volksvertretungen u n d ihren
Verwirklichung des Dokuments die Beschliisse des Organen so zu gestalten, daB bei der Verwirklichung
Parteitages, insbesondere den Rechenschaftsbehcht, des Gesetzes tiber die 출피兆chen Volksvertretungen die
als standiges Arbeitsmaterial nutzen u n d sichem, da B Rechtssicherheit u n d die strikte Einhaltung der
alle Mitarbeiter stets von der Gesamtpolitik u n s e r e r

G e s e t z e u n d a n d e r e n Rechtsvorschriften d e s Arbeiter-
Partei ausgehen. und-Bauem-Staates auf hoherem Niveau gewahrlei-

Daz u geh출린 auch, daB wir den BeschluB des Sekreta- stet w e r d e n .

riats des Z K z u m Behcht der Kreisleitung Ann ab er g in
seiner Gesamtheit im A u g e behalten, weil aus j e d e m

F u n f t e n s : D i e verantwortungsbewuBte Handhabung
v o n Re ch t u n d Ge s e tz n a c h d e m Grundsatz, d a B alle

Abschnitt der eigenstandige Beitrag jedes Genossen
u n d Mi t ar b e it e r s i m m e r w i e d e r n e u a b z u l e i t e n ist. Biirger vor d e m Gesetz gleich sind, ist eine Frage des

Berufsethos jedes Richters. N u r gesetzliche un d
Zweitens: De r bisher gewahrleistete zuvedassige gerechte Entscheidungen sichem eine burgemah e
S c h u t z un s e r er sozialistischen Staats- u n d Gesell- Arbeit. Nur sie tragen zur weiteren Festigung des
schaftsordnung m u B jeden T a g neu gesichert werden. Vertrauensverhaltnisses zw i s c h e n V o l k u n d Partei

Bei der richtigen Einschatzung der neue n u n d raffi- sowie Staat bei. Ich betone deshalb noch einmal, der
nierten Angriffshchtungen des Klassengegners ist Arbeit mit d e m ProzeBrecht be so n de r e A u f m e r k s a m -

besondere Unterstutzung durch die zentralen u n d keit z u s c h e n k e n .

bezirklichen Justizorgane notwendig, damit auf allen

Rechtsgebieten der gerichtlichen und notahellen Wir wissen, daB die Verwirklichung der heute berate-

Tatigkeit klassenmaBige rechtspolitische Entschei- n e n Aufgaben die Entwicklung der politischen Akti-

d u n g e n getroffen werden. vitat u n d der Kampfatmosphare in allen u n s e r e n

Partei- und Dienstkollektiven nach d e m Beispiel
Drittens: Die Verwirldichung der Wirtschafts- u n d Eisenach notwendig macht. Wir sollten i m m e r fur ein
Sozialpolitik als Hauptkampffeld verlangt v o n u n s "chtiges Verhaltnis zwischen Optimismus un d Realis-
allen in den nachsten Jahren eine groBe schopferische m u s sorgen.
Arbeit. Im D o k u m e n t w i r d d e m S c h u t z d e r V o l k s w i r t -

schaft u n d des sozialistischen Eigentums sowie d e m Im N a m e n der Abteilung Staats- und Rechtsfragen des
Arbeits-, Bra nd- u n d Havarieschutz be so n de r e Auf- ZK wunsche ich viel Erfolg bei der Umsetzung der
merksamkeit geschenkt, alle Rechtsgebiete wer den anspruchsvollen Aufga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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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kussionsbeitrag des Direktors des Bezirksgerichts Rostock, Inge Kersten

Darstellungen erster Auswertunge n des XI. Parteita- abgelegt. Trotz der damit verbundenen ho h e n Bela-

ges u n d der Ums etz un g seiner Beschlusse mu ss e n v o l l stungen hat, so ha be n die ge me in s am en Auswertun-

d e n Ergebnissen ausgehen, die wir in Vorbereitung g e n gezeigt, diese Arbeit allen groBe Befriedigung

des Parteitages erzielt haben. D a diese aber bereits gegeben, d e n n wir ha b e n das unverminderte Inter-

Gegenstand wiederholter Berichterstattungen w a r e n , e s s e u n s e r e r Biirger an den Problemen der Ordnung,
m o c h t e i c h 를l출 출汎 d i e s e r St el l e n l l r stichwortartig Sicherheit u n d Gesetzlichkeit, ihre kn t i s c h e n Auffas -

a u f z a h l e n : sunge n ebenso wie ihre Bereitschaft zur Mitwirkung
un d Unterstutzung deutlicher als jemals zuvor erfah-

Wi r ha be n festgestellt, daB
ren. Als auCerordentlich gunstig hat sich die sehr

- alle Kollektive der Kreisgehchte u n d Staatlichen k o n s t r u k t i v e Z u s a m m e n a r b e i t m i t d e r N a t i o n a l e n

Notariate ihre Arbeit auf eine gut durchdachte u n d Front u n d die Durchfuhrung vo n Veranstaltungen

kontrollfahige Verpflich출린理gsbeweg만理g stlitzten, d u r c h Ri c h t er 릿料d s c h o f f e n bereits in d e r P h a s e d e r

die auf pers諒料Hche理 니理d kollektiven Gespr초che料 Rechenschaftslegungen erwiesen.

u n d Auseinandersetzungen uber die erreichten 諒berall waren wir gefragte Gesprachspa린ner, u n d d i e
u n d die moglichen Leistungen der Einzelnen fuB-

Darlegung unserer eigenen Probleme wurde allerorts
ten;

mit der aktuellen Auswertung des XI. Parteitages

- gute Leistungen u n d fortgeschhttene E r f a h r u n - d u r c h 만理료ere G e n o s s e n v e r b u n d e n . W i r k諒料理딘理 출in.

gen, besonders v o m Kreisgericht Rostock-Stadt, schatzen, daB unser Beitrag zur Wahl un d heute auch

schnell an allen Kreisgenchten verallgemeinert bereits daruber hinaus als echte massenpolitische

w u r d e n u n d dadurch trotz vielfaltig komplizierter A r b e i t z u w e r t e n ist.

Be d i n g u n g en optimale Leistungen erreicht w e r -

Parallel zu dieser Arbeit "nach auOen " vollzog sich die
d e n k o n n t e n ;

Arbeit ..nach innen", namlich die Auswertung des

- unter Fuhrun g der Parteiorganisation zielstrebig Parteitages in allen Kollektiven der Bezirksgenchte

u n d beharrlich an der Um se t zu n g des Sekretariats- u n d S t a a t l i c h e n N o t a h a t e .

beschlusses des Z K der S E D zur Berichterstattung
Die Grundorganisationen der S E D beschlossen dazu

der Kreisleitung An na be rg gearbeitet u n d dabei in
Kampf progr amme . V o n de n staatlichen u n d gesell-

Realisierung der K a m p f p r o g r a m m e der jeweiligen
schaftlichen Leitungen w u r d e n dazu ge m ei n sa m e

Grundorganisation eine gr 燎ere Wirksamkeit der
M a B n a h m e n festgelegt. N e b e n der Auswertung der

v출린출hren, starkere Orientierung 출인를 출konomische
Matehalie理 des p출린eitages in gr출燎출r출理 ver출體壽talt린汎 -

Sc hw e rp u nk te u n d weitere Auspr초gung 린er B竝r-
g e n ha be n sich dabei besonders Gesprache in kleine-

gernahe unserer Arbeit erreicht wurde;
ren Kollektiven u n d G r u p p e n bewahrt, die, v o n Juri-

- durch grundlichere analytische Arbeit u n d star- sten geleitet, gut vorbereitet, ausgehend vo n d e n

kere Einbeziehung der Kreisgerichtsdirektoren die Berichten, Diskussionen u n d Beschlussen de s Partei-

Leitung u n d Anleitung der Rechtsprechung v e r - tages liber vielfaltige aktuell-politische Tagesereig-
bessert w e r d e n kon nte ; nisse bis zur U m s e t z u n g i理핀er eigenen Arbeit gefuhrt

h a b e n .

- die Arbeit mit d e n Sch호料e간 린피d gesellschaftlichen
Gerichten inhaltlich verbessert u n d systematischer Erganzend dazu fanden im M a i u n d Juni in Auswer-

gestaltet w a r d e n ist; tung der T a g u n g der Direktoren der Bezirksgerichte
am 6 . M a i 1986 bezirkliche T a g u n g e n der Kreisge-

in d i e s e m P r o z e B d i e gesamte Leitungstatigkeit in h c h t s d i r e k t o r e n u n d d e r L e i t e r d e r S t a a t l i c h e n N o t a -
u n s e r e m Bezirk einen spurbaren Qualitatszu- riate statt. D i e D i s k u s s i o n e n d e r G e n o s s e n u n d K o l l e -

wachs, nicht zuletzt auch in erster Um se t zu n g der
g e n zur eigenen Gestaltung g e m e i n s a m e r Beschlusse,

a u s Fiirst enwald e ubermittelte n Er k en n t ni s s e e r -

초hnlich d e m der Gewerkschaftsorganisation der
f a h r e n ha t .

Justizorgane von Eisenach, zeigte, daB sie sich inten-

D a s T e m p o der Entwicklung des gesamten gesell- siv mit dieser ge sa mt e n Problematik auseinanderset-

sch af tl ic hen L e b e n s u n d d i e Vielfalt d e r i n n e n - u n d zen. Zur Zeit wird in d e n Kollektiven die Verpflich-

auBenpolitischen Ereignisse, dazu die unverminderte tun gs bew eg un g weitergefuhrt. Zahlreiche Kollektiv-

Arbeitsbelastung, lieCen sowohl wa hr e nd als auch u n d Einzelverpflichtungen liegen dazu vor, u n d die

nach d e m Parteitag keinerlei Pausieren zu, sondern Gewerkschaftsgruppen der Justizorgane bereiten

verlangten vo n uns standige Hochstleistungen. Mit ge m e in s a m e Beschliisse vor. In einigen Fallen sind sie

groBer Energie u n d Einsdtzbereitschaft w a n d t e n sich auch, wie beispielsweise in Rugen, ber출us z u m

deshalb besonders die Richter des Bezirksgerichts der AbschluO g e k o m m e n .

Wahlvorbereitung zu, u n d sie w u r d e n dabei vielfaltig
O h n e heute bereits eine umfassende Einschatzung

durch die Genossen der Kreisgerichte unterstutzt bzw.
v o r n e h m e n zu k초간料딘理, w i r d de만간ich.

durch die Durchfuhrung eigener Veranstaltungen

erganzt. Die 19 Richter des Bezirksgerichts habe n sich - Die Erreichung einer besseren Qualitat der eige-
in Vorbereitung der W a h l e n 232ma1, teils allein, teils n e n Arbeit spielt in de n Verpflichtungen eine
z u s a m m e n m i t Sch출料찰간, i理를犯딘理 K r e is찰피 d e s Bezirkes

vorgestellt bzw. haben uber ihre Arbeit Rechenschaft
groBe Rolle. D a s ist u m so anerkennenswerter. weil

daneben grundsatzlich die Erledigung des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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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tsanfalls fast s c h o n als Selbstverstandlichkeit

be tr ac ht et wi rd . S o l c h e Fragestellungen, wie wir u .a. verstarkt darauf ausgehchtet werden, groBere
Zweitens: Die Leitungstatigkeit aller Ebenen mufl

sie vo r J a h r e n n o c h k a n n t e n - e n t w e d e r Qualitat Aufmerksamkeit gegenuber Teilbereichen u n s e r e r

oder Quantitat - gehoren der Vergangenheit Arbei t w a l t e n zu lassen u n d alle leitende n Mitarbeiter

zu befahigen, selbstandig und umsichtig ihnen u n t e r -

stellte Kollektive anzuleiten u n d zu Hochstleistungen
Dabei halt die Arbeitsbelastutig in fast allen Berei- z u fuhren. D i e Rolle u n d d e r EinfluB d e r Di re kt or e n
che피 니간vermindert an. Die Forderung n a c h Erh호 .

der Kreisgerichte mu ss en dabei wirksamer werden.
hung der Qualitat der eigenen Arbeit bezieht sich
d a b e i in erster Lini e a u f d i e Rechtsprechung, aber Drittens: Die Fuhrun g u n d Erziehung unserer Kader
auch auf die Fragen der Wirksamkeit u n d Offent- zu groBerer Einsatzbereitschaft und hochsten Leistun-
lichkeitsarbeit, w a s heut e bereits als Einheit 킨ie Forderung der Umstellungsbereitschaft auf
begriffen wird. 9:lT

.

Bedingungen unter gleichzeitig richtiger Ein-

ter und Notare in abgelegenen Territorien rnit

ordnung der sich starker auspragenden personlichen

Interessen u n d ihrer Befhedigung unter Beachtung

gr 燎erem Einzugsbereich, ne u errichtet출理 Stadt- des gesamten sozialpoUtischen Aspekts m u B gedank-

Verpflichtungen einen breiten R a u m ein u n d ist

lich starker erfaBt u n d bei der Festlegung vo n M a B -

n a h m e n berucksichtigt werden.

eine Bestatigung dafur, d a B der Ge d a n k e , au ch in

unserer Arbeit die Burgernahe noch starker a u s z u -
Vi'erfens: Noch groBere Aufmerksamkeit in der Lei-

pragen, Platz gegriffen hat.
tungstatigkeit mu ss en wir all d e n Fragen zuwenden,

De r Mitwirkung bei der Schaffung von Fuhrungs- Demokratie im Z u s a m m e n h a n g stehen. Da s beginnt
beispielen bzw. eines Konsultationsst心tzpunktes bei der kompromiBlosen Durchsetzung zentraler
in der Stadt Rostock wird ebenfalls groBe Bedeu- Do k u me n t e , umfaC t die Arbeit mit d e n Ein ga ben
tung beigemessen. Das Kreisgericht Rostock-Stadt ebenso wie die mit den Schoffen und gesellschaftli-

u m d i e S c h o f f e n d e r B e t r i e b e n o c h st ar ke r in

chen Gehchten, aber auch die W a h r u n g der Gesetz-
lichkeit in der gesamten gehchtlichen u n d notanellen

d i e s e n P r o z e B e i n z u b e z i e h e n . Tatigkeit u n d der Rechte u n d Pflichten unserer Mitar-
beiter.

Mit d e m BeschluB zur Benchterstattung der Kreislei-
tung Annaberg, dern BeschluB der Gewerkschaftsor- Funftens: Auf bau en d auf de n Erfahrungen der Wahl-
ganisation der Justizorgane des Kreises Eisenach, d e n b e w e g u n g halten wir es f호r erforderlich, 린ie Moglich-
aktuellen zentralen Matehalien zur politischen u n d keiten, du r c h uns er e Offentlichkeitsarbeit m a s s e n -

fachlichen Leitunq de r Gerichte u n d Staatlichen Nota -
wirksamer zu werden, noch weiter auszuschopfen.

die mit der weiteren Auspragung der sozialistischen

hate u n d ganz besonders mit d e m heute zu verab- D a b e i d e n k e n w i r nicht in erster Linie a n ein M e h r ,
s c h i e d e n d e n D o k u m e n t , d e m ich voll z u s t i m m e , ist

sondern an die politisch-wirksamere Gestaltung der-
das notwendige Material in unsere H a n d gegeben, s e l b e n .
u n s e r e vielfaltigen Aufgaben im Sinne der Beschlusse

des XI. Parteitages zu losen u n d der vo n diesem Al s e i n e n B e w e i s fiir die Breite un s er e r Arbeit k a n n ich

G r e m i u m v o r g e n o m m e n e n ho he n Wertschatzung der he u t e n o c h daru ber berichten, d a B e s in u n s e r e m

Arbeit der Justizorgane auch weiterhin gerecht zu Bezirk gelungen ist, in engstem Zu s a m m e n w i r k en
w e r d e n .

3hts und unseren Veteranen eine Chronik 들7
Durc h die W a h l e n am Bezirksgericht u n d die damit
verbundenen Kaderveranderungen sowohl am

G e r i c h t e im B e z i r k R o s t o c k fur d i e J a h r e 1 9 4 5 bis 1 9 6 3

zirksgericht als auch an d e n Kreisgerichten isttB:; z u s c h r e i b e n .

gelungen, die Genc ht e 니간seres Bezirkes kaderm출路ig
D e n G r u n d s t o c k d a z u h a t u n s e r G e n o s s e E m i l

zu starken. Wir wissen, daB sich auch kunftig nichts im
Selbstlauf vollziehen wird, s o n d e r n v i e l m e h r u m die

Schmiege, der erste Direktor des Bezirksgenchts
Rostock, durch seine Lebenserinnerungen geschaf-

m u B . A u s unseren bisherigen Erfahrungen m e i n e n
fen. Seine Tochter, jetzt au c h Veteranin u n d z u v o r

Direktor des Kreisgerichts Bad Doberan, hat maBgeb-
wir, folgende G e d a n k e n fur unsere weitere Arbeit
abl딘u출릿 z년 k를料理출汎: lich an der Fertigstellung des ersten Teils vo n 1945 bis

1952 mitgewirkt. V o n der Parteileitung w a r zwischen-

Erstens: Unter Fuhrung der Grundorganisation der zeitlich eine Chronik-Kommission ins Lebe n gerufen

Partei m u Q die enge, inhaltlich abgestimmte Zus am- w u r d e n . D e r erste Teil d e r C h r o n i k w u r d e z u m

menarbeit der staatlichen u n d gesellschaftlichen Lei- 35. Jahrestag der Republik fertiggestellt, der zweite
tu피할찰간 린찰ter賓efuh라 werd출汎. si출 料빈撚 der Auspra . Teil uber die Jahre 1952 bis 1963 sollte der Beitrag
g u n g einer noch offeneren, kntischeren u n d produk- clieser Kommission zur Vorbereitung des XI. Parteita-

tiveren Arbeitsatmosphare dienen, die Voraussetzung 訂es sein. Diese Verpflichtung habe간 편ie Ge n o s s e n

fur eine standige fachliche u n d politische Qualifizie- erfullt. Ich n e h m e heute die Gelegenheit, je ein
rung aller Mitarbeiter ist u n d nicht zuletzt au ch Lust an Exemplar dieser Chronik d e m Minister der Justiz u n d

der Arbeit u n d Stolz auf erreichte Leistungen w e c k e n d e m P r a s i d e n t e n d e s O b e r s t e n G e r i c h t s z u ub er re i -

soll . c h e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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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kussionsbeitrag des Direktors 린출s Bezirksgerichts KaM-Marx-Stadt,
Dr. G e r h a r d H u n e f e l d

Da s vorliegende D o k u m e n t findet meine volle Zustim- Verfahren oder der Sch諒피entatigkeit betrachtet

mu ng . Im Mittelpunkt der Uberlegungen stehen die w i r d .

Aufgaben, Fragen und Probleme der weiteren E r h출-
Sozialistische D e m o k r a t i e ist a u c h od e r vor al le m de r

h ' m g der Qualitat u n d gesellschaftlichen Wirksamkeit

der Rechtsprechung. Ausbau der zielgehchteten Zusammenarbeit der
Gerichte mit d e n 출친lichen Volksvertretungen, d e n n

so wenig, wie es eine hohere Qualitat der Rechtspre- diese ver wi rkl ic he n die sozialistische D e m o k r a t i e .

chung ohne sine zielgerichtete Leitungstatigkeit gibt, Sozialistische D e m o k r a t i e a u s d e r Sicht d e r Ge r i c h t e

so wenig wird es ein hoheres Niveau der Rechtspre- ist f e m e r die Forderung der B e w e g u n g fur vorb린린比-
chung un d der Leitungstatigkeit ohne Erhohung der che Ordnung, Sicherheit, Disziplin un d Gesetzlichkeit
Qualitat der politischen Fiihrung der Prozesse z u r in den Betrieben un d Wohngebieten; das ist die
Umsetzung der Beschliisse des XI. Parteitages durch Zusammenarbeit mit d e n gesellschaftlichen Organi-
die Grundorganisation der S E D in d e n Genc hte n sationen, die Leitung der Rechtsprechung der gesell-
geben. schaftlichen Geiichte, die Mitwirkung gesellschaftli-

A u f diese Dialektik w u r d e n w i r im Be zi r k Karl- cher Krafte - angefangen v o m Ermittlungsverfahren

M a r x - S t a d t a u c h d u r c h die G e n o s s e n d e s Sek tor s bis hin zur Hauptverhandlung u n d zur Auswertung

Justiz im Z K der S E D , die bei i m s im M a r z 19 86 eine
d e s V e r f a h r e n s z u r 諒berwindung von Ursachen und

mehrtagige Kontrolle der Verwirklichung des Be- begu理惡출ige理d찰料 Beding린理gen von Rechtsverletz빈料 -

sc h l us s e s d e s Sek re ta ri at s d e s Z K d e r S E D z u r Bericht- gen; das ist selbstverstandlich auch die Arbeit mit d e n
sc h前料e料

.

erstattung der Kreisleitung A流理출berg durchf心h린聲n

mit Nachdruck aufmerksam gemacht. Im Ergebnis eines schopfehschen Studiums, der Dis-

Zur Sicherung der einheitlichen Durchfuhrung der kussion und Beratung im Parteikollektiv wurde im

Beschliisse des XI. Parteitages und der dazu gegebe- Juni 1986 ein K a m p f p r o g r a m m der Grundorganisa-

n e n zentralen staatlichen Orientierungen konzen-
tion d e r S E D beschlossen, we lc he s sich im Verhaltnis

thert sich die Parteiorganisation des Bezirksgehchts in zu fruheren Festlegungen durch eine gr출朧ere K o m -

ihrer politischen Fuhrungstatigkeit darauf, alle plexitat, PlanmaCigkeit, Langfhstigkeit, Konkretheit

Genossen u n d Mitarbeiter des Bezirksgehchts poli-
u n d A b r e c h e n b a r k e i t au s z e ic h n e t.

tisch-ideologisch zu befahigen, sich auf die neuen und Folgende staatliche Aufgaben werden unter straffe
gewachsenen Anforderungen in ihrer staatlichen Parteikontrolle g e n o m m e n :
Tatigkeit einzustellen.

Erstens: Die weitere politisch-fachliche Qualifizierung
Fur die Sicherung des Qualitatszuwachses der Recht-

der Rechtsprechung un d ihre Leitung durch das
sprechung, aber auch fur die noch starkere Einord-

Bezirksgericht. insbesondere
n u n g der gerichtlichen Tatigkeit ins Territorium
erscheint uns wichtig, da B jeder Richter u n d Mitarbei- - die Sicherung der konsequenten Verfolgung aller
t e r Versuche, die innere O r d n u n g der D D R durch

- bei allen zu treffenden Entscheidungen i m m e r v o l l
ideologische Diversion zu beeintrachtigen, u n d

den Gesamtaufgaben, von der Gesamtpolitik des
vo n Straftaten, die provokatorisch die Staatsauto-

XI. Parteitages ausgeht undjedes einseitige juhsti-
htat miBachten u n d ge ge n die staatlichen Or g a ne

sche Re ss or t de nk en uberwindet; genchtet sind sowie die Ordnun g un d Sicherheit
bei Sport- u n d Massenveranstaltungen gefahr-

- n o c h k o n k r e t e r e K e n n t n i s s e iiber d i e sich im T e r - de n ;

ntoiium vollzieh출린de料 比출fgreifend출流 출konomi-

schen Um wa lz un ge n mit allen politischen und - die Gestaltung der Vorbeugung un d Bekampfung

sozialen K o n s e q u e n z e n vermittelt bekonunt; vo n Straftaten ge g e n das sozialistische Eigentum
u n d die Volkswirtschaft sowie Ve r ge u du n g u n d

- aus der Generallinie des XI. Parteitages zur Star- M i C b r a u c h volk swir tsch aftl iche r F o n d s u n d

k u n g der sozialistischen Staatsmacht mittels der schuldhaft verursachte Produktionsstorungen,
Weiterentwicklung der sozialistischen Demokratie Brande, Havarien u n d Arbeitsschutzverletzun-
begreift, dall das auch die entscheiUrnde StoBrich- g e n ;

tung des v o n d e n G e h c h t e n zu leistenden Beitra-

ges zur Starkung u n d z u m Schutz der Arbeiter- - die weitere Qualifizierung der Geldstrafen- u n d
u n d - B a u e r n - M a c h t s e i n m u B . Haftbefehlspraxis;

z9#:.l5llf.;9iRiif....;l...t:l:..liilt|;..
- die Gewahrleistu汎野 der Rechtssicherheit der Bur-

ger und Bethebe durch die ZFA-Rechtsprechung
sowie die Nutzung des Arbeitsrechts z u m effekti-

Betrachten u n d Heran gehen uberwinden, v e n Einsatz des gesellschaftlichen Arbeitsvenn호.

z . B .n u r a n d a s P r o b l e m d e r sozialistischen D e m o k r a - gens und des Zivilrechts fur die Durchsetzung der
tie de n ke n , d a s oft a u s de r Sicht der G e h c h t e zu isoliert

aus d e m Blick der Mitwirkung der Werktatigen am
d e m sozialistischen Eigentum zustehenden Forde-
r u n g e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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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 Erh출h린간 der gesellschaftlichen Wirksamkeit better durchzusetzen, insbesondere w i e 출s u服壽

des Verfahrens durch die A n w e n d u n g gelingt, die Kontrolle der Durchfuhnmg, die analyti-

Gehchtskhtik und Hinweis, Verhandlung r sche Tatigkeit und Operativitat bei der Leitung der
e r w e i t e r t e r 출料entlichkeit. Auswertung des Ver- Rechtsprechung weiter zu vervollkommnen u n d noch
f a h r e n s in d e n Ar b ei t sk o l le k ti v e n u n d u n t e r d e r straffer zu gestalten.
Jugend;

Im vorliegenden D o k u m e n t wird die Rolle der Direk-

- die zielgehchtete Mitwirkung der Werktatigen an toren der Bezirksgerichte u n d der Direktoren der

der Rechtspflege einschlieBUch der Leitung der Kreisgerichte nachdrucklich untersthchen. Ich be-

Rechtsprechung der gesellschaftlichen Genchte trachte diese Forderung als Herausforderung z u r

d u r c h d i e s t a a t l i c h e n G e r i c h t e . Verv ollk omm nung u n d Qualifizierung der eigenen
Leitungstatigkeit, die selbstverstandlich einen zu

zweilens: Die Entwicklung schopferischer Initiativen, erhohenden Anteil eigener Rechtsprechung als
Aktivitaten u n d pers詠린licher sowie kollektiver Ver- D i r e k t o r in s i c h ei ns ch li eB t. E s ist a b e r m . E . n i c h t d i e

pflichtungen in Verbindung mit d e m Leistungsver- wichtigste Frage, wieviel Verfahren ein Direktor des
gleich zur vorbildlichen Erfullung aller genchtlichen Bezirksgerichts selbst verhandelt, s o n d e m noch viel
Aufg aben mit d e m Ziel, eine hohere Qualitat in der wichtiger erscheint mir, da C er mit Entschlossenheit
gesamten staatlichen u n d gesellschaftlichen Arbeit u n d Konsequenz die Erkenntnisse des 2.u n d 10. Ple-
des Bezirksgerichts u n d der Kreisgehchte in U m - n u m s d e s O b e r s t e n G e h c h t s s o w i e d e r zentralen
setzung der Parteibeschl心sse 빈理린 린er verbind- Beratung v o m 5.September 1984 in seiner Leitungs-
lichen Erkenntnisse un d Erfahrungen von Annaberg, tatigkeit zielstrebig umsetzt und alles tut, die Rolle der
E i s e n a c h u n d F u r s t e n w a l d e z u errei chen.

zweiten Instanz auf allen Rechtsgebieten weiter 출린壽-

Drittens: Die weitere Durchfuhrung des Beschlusses zubaue n u n d zu festigen.

d e s Sek ret aii at s 피es z K 호ber d i e A r b e i t m 간 린출琉
v o n gr詠路ter Bedeutung erscheint mir auch, d출惡 w D in

Kadern, insbesondere die Schaffung u n d Vorberei- 狼服 惡 拏 r찰r per료출nliche恥 L출u린流g없班igk출린 g출料z im si流理출
tung einer einsatzfahigen Kaderreserve fiir Leitungs- der Orientierung des vorliegenden Dokuments in der
funktionen am Bezirksgericht sowie fur Kreisgerichts- Tat die volle Konzentration der Krafte des Bezirksge-
direktoren un d die rechtzeitige Sicherung ihrer poli- richts u n d aller Kreisgerichte auf die Probleme der
tisch-fachlichen Qualifizierung. Rechtsprechung u n d ihrer Leitung garantieren. E s

viertens: Die Durchfuhrung des Beschl狀sses des Mini- geht nicht u m die Breite, sondern u m die Konzentra-

sterrates liber die marxistisch-leninistische Qualifizie- t i o n der gerichtlichen Krafte. Wir 小小綠 nicht nur in

rung aller Mitarbeiter der Gehchte. Worten die Rechtsprechung als die Haupttatigkeit der
Gehchte bezeichnen, sondern miissen durch prakti-

Ftinftens: Die Gestaltung der Informationsbeziehun- sche Leitungsschritte jeglicher Verzettelung der
gen des Bezirksgerichts gegenuber der SED-Bezirks- Krafte des Bezirksgehchts u n d der Kreisgehchte ent-
leitung, d e m Bezirkstag u n d d e m Rat des Bezirkes, gegentreten, weil das die Erfullung des Parteiauftra-
d e m F D G B - B e z i r k s v o r s t a n d u n d d e n K o m b i n a t e n ges des XI. Parteitages an die Gehchte schmalert. Die
s o w i e d e r A u s b a u d e s Z u s a m m e n w i r k e n s z w i s c h e n Partei erwa rtet u n d fordert zu R e c h t v o n u n s als

d e m Bezirksgericht, der Staatsanwaltschaft u n d d e n Gerichte, d a B w i r di e anfal lende Arb ei t in h o h e r

and eren Sicherheitsorganen. Qualitat, d .h . mit nchtigen Entscheidungen, in d e n
gesetzlichen u n d zentral vorgegebenen Fristen, u n d

Sechstens: D a s politische Heran gehen u n d die Ergeb-
nisse in der Eingabenbearbeitung.

gesellschaftlich wirksam bew호犯igen. Die Justiz kann
fiir sich keine gesellschaftliche Sonderstellung m

Mit einem System von Parteiauftragen sowie festge- Anspr만ch 琉출hme流. 加린출狀출理 Ber출초che理 k 출출ine h諒here

legten Benchterstattungen un d Rechenschaftslegun- Effektivitat u n d Qualitat zu sichern. W i r b r a u c h e n

g e n des Direktors des Bezirksgerichts, seiner Stellver- deshalb dnng end eine klar auf Ergebnisse ausgerich-
treter, de r Senatsvorsitzenden, der Leiter de r a n d e r e n tete konkrete Leitungstatigkeit der Rechtsprechung,
B e r e i c h e einsch lieBUc h d e s L e i t e n d e n Sekretar s u n d konsequente Lei되린料gsf를rder니料g娘流d L출D 출니料gsforde-
des Leiters des Referates Haushalt bis 1988 ge h e n wir rungen; wir brauchen bei allen Pu h r u n g s k a d e m in

von der Kontinuitat der sich aus d e m XI. Parteitag den Gerichten ein ergebnisbezogenes De nk en un d
ergebenden langfnstigen Aufgabenstellungen a t l s . H a n d e l n , v e r b u n d e n m i t d e r N i i c h t e m h e i t u n d Reali-

Mit eine m solchen Herangehen wollen wir zugleich tat in der Beurteilung der Lage, der Krafte u n d der

besser als in der Vergangenheit die Einheit der Arbeitsergebnisse.
Leitung der Rechtsprechung u n d der politisch-ideolo-

Nuchtemheit und Realitat ist jedoch auch geboten bei
gischen u n d fachlichen Erziehung u n d Befahigung
der Kader sichern, wobei wir die hochste料 A料료pruche

der Einschatzung des objektiven Leistungsvermogens
der Kreisgehchte. Jeder vo料 린理s weiC, da 0 die Richter

출 料 die Fiihrungskader des Bezirksgerichts selbst,
an der Basis einem hohen Leistungsdruck ausgesetzt

beginnend bei d e m Direktor u n d seinen Steilvertre-
te r n s o w i e d e n S e n a t s v o r s i t z e n d e n stellen u n d n a c h -

sind. Mathematisch gesehen hat jeder Richter im
DDR-MaOstab durchschnittlich fur die Bearbeitung

drucklich 출린를 der voll출간 \vahr理찰hm린汎g der pers출丁린i-
eines Verfahrens nur etwa einen Arbeitstag zur Ver-

c h e n Verantwortung der Fuhrungskade r bestehen.
fugung. Diese auBerordentlich hohe Belastung duldet

V o n der kollektiven Fahigkeit dieser Fuhrungskader
einfach keine Verzettelung der Krafte.

hangt maBgeblich ab, wie es uns gelingt, zentrale
Beschlusse, Richtlinien, Anordnungen, Wei sun ge n Die sehr wertvolle Dokumentation des Fiihrungsbei-
u n d Ohentierungen ge m e i n s a m mit de n Direktoren spiels Fiirstenwalde veranschaulicht die Dimensionen
der Kreisgerichte bis z u m letzten Richter u n d Mitar- der Verantwortung eines Kreisgerichtsdirektors, 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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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 Kreisgerichts. Die Kreisgerichtsdirektoren kon- Wir begruBen sehr die Position zur Starkung der
n e n nichts weiter delegieren. Hier staut sich an richterlichen Eigenverantwortung in Umse tzun g der
der Bdsis alles, w a s es a n Le i t u n g s ma B n a h m e n Beschlusse des XI. Parteitages. Wir wu r d en die Lehren
oder Entscheidungen des ubergeordneten Organs der Beratung in Berlin v o m 5 .September 1984 verges-
gibt. s e n , w e n n wir nicht als Direktor des Bezirksgerichts

ge m e in s a m mit unserem Fuhrungskollektiv u料d d e n
Fur jede durchzufuhrende Sprechstunde der Gerichte

Direktoren der Kreisgerichte unablassig an der Star-
in e i n e m Betrieb, jede g e m e i n s a m e Beratung eines

k u n g der Eigenverantwortung arbeiten wurden.
Kreisgerichts mit anderen Or ga ne n u n d Betheben,

Diese Starkung ist ein sehr komplizierter ProzeB u n d
jede Leiterberatung usw., m u B es eine gesellschaftlich

beruhrt, wie jedUi von uns hier weiB, sowohl Fragen
dringende u n d begrundete Notwendigkeit geben,

d e s In n e n v e r ha l t n i s s e s d e r G e r i c h t e als a u c h d a r u b e r
m u B klar sein, d a B sich diese M a C n a h m e n au s der

hinausgehende. Wir wissen, daB wir in der Durchset-
Zustandigkeit des Kreisgehchts ergeben. Unsere v o r l

zung dieses politischen Phnzips die Unterstutzung der
gut딘料 Absichten getragenen Aktivitaten durfen

leitenden Parteiorgane haben werden. Darin liegt
nicht dazu beitragen, die gesetzlichen V e r a n t w o r t -

auch unser groBer Optimismus begrundet. Die Star-
lichkeiten zu verwischen, so nd er n m u s s e n s i e

k u n g der Eigenverantwortung ist nach unseren Erfah-
festigen.

rungen im Bezirk mit personlicher Konsequenz eines
Bei konsequenter Beachtung der Zustandigkeits- u n d jeden Direktors, mit Standfestigkeit im Terhtorium

Kom pet enz fra gen erschlieBen wir uns als Gerichte verbunden. Ihre Einhaltung ist jedoch ein wichtiger
ni ch t u n w e s e n t l i c h e Ar b ei t s ze i tr e s er v en fur d i e n o c h Garant fur die Wa hr un g der sozialistischen Gesetz-
bessere Erfull만ng unserer gerich간ich찰린 H출니ptauf- lichkeit im Verfahren und fur die Erhohung der
gabe. Wir k호간汎en zu de n Problemen der noch r출uo- Qualitat der Rechtsprechung.
ne l le r e n eff ek ti ve re n A r b e i t d e r G e r i c h t e viele

gute Uberlegungen haben. Im Phnzip geht e s n a c h D i e Uberzeugtheit unserer Partner von der Richtigkeit

u n s e r e n Erfahrungen dabei u m zwei Grundrichtun- ihrer Antrage, Auffassungen u n d Standpunkte ist

g e n . groB. Ich glaube, hier liegt noch ein groCes Feld der

gegenseitigen Erziehung zur Achtung, Sachlichkeit
Einmal urn die noc h bessere Beherrschung u n d u n d phnzipiellen Gestaltung der Beziehungen in
A n w e n d u n g des geltenden materiellen u n d prozes- Umsetzung der Beschlusse des XI. Parteitages vor uns,
sualen Rechts sowie der zentralen Standpunkte u n d de n n die Starkung der Eigenverantwortung der
Leitungsdokumente sowohl durch eine noch effekti- Gerichte fur ihren Entscheidungsraum bedingt doch
vere Leitungstatigkeit der Bezirks- u n d Kreisgerichte objektiv de n weiteren A u s b a u der kameradschaftli-
als auch durch ein noch hoheres M a B in der pers 간li. c h e n Z u s a m m e n a r b e i t d e r G e r i c h t e m i t d e r S t a a t s a n -

chen Qualifizierung. waltschaft u n d mit de n anderen Sicherheitsorganen.

Z u m anderen geht es um gesetzgeberische Losungen, Gerad e in de n Leiterberatungen habe n wir als Direk-

die die G e h c h t e v o n b e s t i m m t e m A u f w a n d , der toren der Gerichte gute Moglichkeiten zur aktiven

gesellschaftlich nicht objektiv erforderlich ist, be- EinfluBnahme auf die Festigung u n d Vertiefung des

freien. P r o z e s s e s d e r Z u s a m m e n a r b e i t .

Mit der Einfuhrung des rechnergestutzt찰간 Schreibsy- Ich darf im N a m e n des Prasidiums des Bezirksgerichts
s t e m s sollte z.B . die Frage gepruft werden, ob 3 78 Karl-Marx-Stadt versichern, d a B wir alles in u n s e r e n

Abs. 3 Z P O nicht eine andere Fassung erhalten Kraften ste he nde tun we r d e n, u m mit der Kratt aller

k초간汎출e, i n d e m die Falle, w o au f ein e schriftliche

Beg rund ung des Urteils verzichtet we r d en kann, S E D gestellten Aufgaben in Ehren und in hoher
e r w e i t e r t w e r d e n . Q u a l i t a t z u erfii犯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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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 s z ug / S . 7953 -

Deutscher Bundestag

Stenographischer Bericht

97. Sitzung

Bo n n , Mittwoch, d e n 17. Juni 1 9 9 2

Beginn: 9.00 U h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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雌料m燎淸 聲讓... .

Pttsse- und Infomutionsann der Bundcsregierung

Nr. 139/S. 1265 Bonn. den 22. Deiember 1992

Bulletin
B e s u c h des Bun des ka nzl ers

i理der Russ is che n Foderation

v o m 14. bis 16. D e z e m b e r 1992

Bundcskanzler Dr. He lm u t K o h l stattetc der Russischen

RIderadon v o m 14. bis 16. Dczember 1992 einen Besuch ab.

- Au sz u g / S . 1276 -

Gemeinsame Erklarung von Bundeskanzler
Dr . H e l m u t K o h l u n d Prasident Boiis N . Jelzin

tiber die Rehab池悲erung unschul撚를 구e피ol諒er

Deutschland u n d RuBIand

- eingedenk der unheilvollen Abschnittc ihrer gemeinsamen
Geschichte,

- als Ausdruck ihres Bekenntnisses zu Menschenrechten,
De m o kr a d e und Rechtsstaatlichkeit.

- in d e m Wunsche, mit dieser Erklarung zur AussShnung
zwischen d e m deutschen u n d d e m russischen V o l k beizu-

tragen,

stinmien iiberein:

Den unschuldigen Opfem von WiUkiir und Unterdnickung
m u B Gerechdgkeic widerfahren.

sie anerkennen die Bemiihungen, dem einzelnen Betroffenen
Rehabiliti削및理를 zu verschaf把간 린理d sprechen sich fur eine
bcsc撚euni의e Fo린撚hrun雪 dieser Bemiihungen im Einzelfall
識년s .

Sie stellen fest, daB die zu Unrecht Verurteilten und unschul-

dig Verfolgten moralisch rehabilitiert sind.

w e r tiber diese E料諒ung 『約州만hend individuelle Rehabili-
tierun를 be를ehrt, kann diese in individuellem Verfahren v e r -

folgen.

Sie sind sich dariiber einig, daB Rehabilitierungsentscheidun-
gen nicht als Grundl詠료를 fur Ford및r년라를를라 dienen k출暇간트라, die

z u m geltendin Recht und zu den intemationalen Verpflichtun-

雪en beider Seiten in Widenpruch ste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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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撚淸☞詠麗

Ruckstande (Stand: 9 . Ma rz 1993)

Otlene Antrage

1991 | 1992 1992 | 1992 1 1992 1992 | 1992 | 1992 | 1992

Berlin ... | 34000 3 4 o o o ')) ca. 10000 4612) ca.4000 3 4 5 o ')l ')

Branden- | 130000
burg ..... | 140000 | 1 6 7 0 9 4 176801) 185678) 191519 2011641 199487 205162 | 203524 ] 199584

M e c k l e n -

Vorpom-
m e r n . . . . 1 0 5 0 0 0 -)|ca. 119000 | 1 1 9 8 8 9 ")| 121553 ")| ")| 123642) 129778

Sachsen.. | 131000 123677| 126039) 128683 1294041 129361 | 129451 127724) 1259991 119816

S a c h s e n -

A n h a l t . . . 86260) 95943) 79715) 80037] 777791 80454| 87086 -)| -)| 85690

Th출f간gen 1145001 1134261 114348 115239| 116443| 115418| 116840| 1 1 4 2 7 4 111389| 68094

S u m m e

Berlin) ... ]ca,610800 |ca.629000|ca.649900 )ca. 639500 jca.639600 )ca. 6520001ca.657900|ca. 659200 |ca.655100 |ca. 624400

Berlin) ... |ca.576800 |ca. 595000 |ca.615900 |ca.629500 |ca. 635000 |ca. 648000 |ca. 654400 |ca. 655800 |ca.651600 |ca.623000

") z.Z .keine A n g a b e moglich; Zahlen liegen d e n L a n d e m nicht vor bzw. we id en gerade ennittelt

"") eine Mitteilung kann nur am Quartalsende erfolgen
" ") durch Einfuhrung dei neuen Gerichtsstruktur z u m l.Juli 1992 konnen z.Z .keine landesweiten Anga ben gemacht werden;

e u e z조린출理 werd딘料 h K 雁출 竝berm料短狀

" " ) geschatzt. soweit aktuelle Zahlen von den einzelnen L a n d e m nicht mitgeteilt wurden. In diesen Fallen wurden jeweils die
zuletzt mitgeteilten Zahlen zugrunde gele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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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u n d e s m m i s t e h u n i d e r Justiz - Z B 1 - 5 1 0 6 1 - 6 8 - 4 -

諒bersicht tiber die Kostenerstattung des Bundes im R a h m e n der Verwaltungsvereinbarung
iiber die G출w諒和를暇約聾 린출n Fi約震約更加 f출린 d출출 朧暇約d출襲 bei d출r Ei約fi‥h를暇淸聾
der Informationstechnik im Grundbuchwesen der neuen Lander (19. April 1993)

雷l lR l l雪 誇l l雲l l認
0 1 1 0 1 1 0 小 l l o

2 l la 를l l誇 료l l請
1 1 1 1 | M

漂l l雪 s l l8
0)' | |0' ?zl ls

1 1 1 1 1 P-
및l l請雪l l출 및l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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雲l雲雪雪 8 ) 8 8 8 8. g l9 雪 l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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壽l료를雪 cs 1 co (0 cU co s l 9 雷l K l를 1 1 1 1) 1
co | N M o c-)

R 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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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l li||

l l l ll i

o 諒 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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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Einnahmen in der Rentenversicherung der Arbeiter und der Angestellten
暇暇d der knappsch識削ichen Rent출린린출를sicher인暇g 1990 bis 1992 in 피출暇 피ten B린暇des浦暇dern

RC"teiwer.S1(herur.q Knai'p(c(';i(Hichc Gpset2]ic)"'1

der ArbeiUef ()fr An3e$t*1Ken Rmtenvtrsicherung
?a* i1i)n

1990 |19U1'| 191I_| 19(0 | 1991 | fW | I'JSil | ISai | 139Z ] 1990 | 191) | l 9 9 2

in Mi'o D M

료i n n d h m t . n

Beilrnqe- f 1 t l t l l f f t l l t B 1 M d 8 5 1 1 1 6y 'l9|U32.10 98217 lOJiqil 25"2 2-l8h 247B|177508 185814 195788|

Z uschi'if tp 暇Til E rs1(i1 t;] ni) t'n

Buntleszii'.chuli-'i ;.1 2 4 1 2 6 7 2 5 3 159.l| 5436 6015 7112] 10146 1U834 1115l| 39843 43574 49857]
Son(ti(i.-- ErstdttunrJen
d u s ollcntiichen Nlitteln 'i 1 2 4 6 3 S 1 4 -)25| 1831 2108 675] 1H7 204 651 5264 6126 1165|

Erstdttunyi-'n

in tler Wdi-.fli'r-

vcrsichvrunii

veil ti,--r K n K V
. . . . . 348 365 383[ 114 122 134|

v u n d U r A r V
. . . . . . . 3 1 9 2 3 3 9 6 3 5 2 7

v o n ilt'r A n V
. . . . . . . 9 9 8 1 0 6 5 1 11 2

Iur Aiitwendcngen 2 u r

K r d n k e m ersicherung
d e r Renlner-'I

v o n d e r A r V
. . . . . . . . . 8 4

v o n d e r A n V
. . . . . . . . . l 6

Wanderungsausgleich an
K n R V nach b 223 (6) S G B V I

v o n d e r A r V
. . . . . . . . .

歸

v o n d e r A n V
. . . . . . . . .

7 2

Vermogensertrage ........ j 8 9 l 1036 1026| 1334 2365 3186| 5 5 211 2230 3406 4233]

Finanzausgleich nach b 218
s G B v l

. . . . . . . . . . . . f . . . . 5308 6043 988]

Sonstige Einnahmen . . . . . . 47 49 46) 20 21 23) 0 o 9 o 67 70 159)

E i n n a h m e n insgesamt ... ..|l15767 123143 12258l[l01985 108&48 11632l| 17220 17990 18576 1224912 238990 251202)

') Ohn'e Zahlungen der Venicherungszweige un t e re m a nd e r .

') Allgemeiner BundeszuschuB nach b 213 u n d 215 S G B V I

) Erslattungen der Versorgungsdienststellen sowie des Bundes fur Kindetzuschusse und bis 1991 讀rLeistungen nach d e m K L G
u n d H E Z G

*) Beteiligung an den Kostcn der knappschaftlichen Kiankenversicherung nach Art. 2 b 26e K n V N G

Quelle: Rentenversicherungsbericht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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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Ausgaben in der Rentenversicherung der Arbeiter und der Angestellten
u n d d e r knappscha料 Nh출暇 請출리출暇料流凉諒출暇暇g 1990 bis 1992 in d醫約 피拒料 靈暇約d출구流約d출開

Rt'ntonvcrsichcruntJ Kn.ippst htiftliche G e s e l z b c h e 'l

tlei A'lxitet d n Angestrlllen Rentenversicherung
Posin.in

l J 할o | 1991 | 1992 | 1W0 ( 19i)1 | 1P92 | 1990 | 1B91 | 1992 | 1990 | 1991 | 19警2

lll Nlio D N l

Ausg aben

Re n t e n U) . . . . | 08128 103647 10922l| 77746 82760 B7696| 14680 15457 15927|190554 201864 212844]
ErUtdllunqen

in d e r Wdnderversicherung
a n (Iir K n R V

. . . . . . . . 3192 3396 3527| 998 1 0 6 5 1 11 2

d n d i e A r V
. . . . . . . . . . . 3 4 8 3 6 5 3 8 3

a n di e A n V
. . . . . . . . . . 114 1 2 2 134

인d漆린피h聯출간 惡년r Erhaltu暇g.
Besserung und 料iede淸er.
-itellung d . Erwerbsfahigkcit

"nd zusatzliche Leistungen 3430 3802 4218) 2024 223C 2448 j 88 101 1191 5542 6133 6785|
1

辰nappschaftsausqleichs-
leistungen . . . . . . . . D . . . . . . 4 6 찰 라출2 476 ) 469 462 476]

Krankenversicherung
derRentner ............. | 6117 6277 653l| 4854 5021 5267) 1190 1124 1148) 12161 12422 12946|

KLG-Leistungen ..........| 1832 2129 2059| 5 9 9 7 6 1 7 4 8 1 1 6 1 2 7 1211 2547 3017 2928)

BftRiliUung an den Kosten tur
die knappschdltliche Kran-

kenversicherung') .... ... .| 84 l6

Bcitragserstattungen ...... 1 l 5 6 182 2341 45 47 49 4 5 7 1 205 234 290|

1
Wanderungsausgleich an
K n R V ( 223 16) S G B V I . . . . 鷗l 7 2

Verwaltungs- und

I5::l;.:;;:J:....., ,.. .'.: "! ":
1 4 4 6 1 5 7 6 1 7 3 3 2 0 8 2 2 0 2361 3 821 4159 4486)

5 3 0 8 6 0 4 3 4 6 0 3 36isl

Sonstige Ausgaben ....... | 11 14 36| 7 11 7 | 3 7 25| 21 32 68)

Ausgaben insgesamt ...... |l15117 121810 128403| 93043 99514 103735 |17220 17990 18S76) 215320 228123 244438)

Einnahmen weniger

Ausgaben ....... ........ | 650 1333 -5822) 8942 9334 125861 0 0 0 | 9592 10684 6764)

nachrichtlich:

v e t m를en am
Jahresende .............. | 19017 20350 145281 33892 43226 f4922| 4 7 7 627 5411 53386 64203 69991|

daru nter :

SchwankungsreserveS)') .| 9449 10247 3959] 25499 32037 44485) 2 8 3 283 671 35231 42S67 48511|

Verwal(ungsvennogen') .| 3198 3285 3398| 1836 1911 2044 [ 77 113 1151 5111 5309 5557)

7 ohne Zahlung출理 d料 v e i를h리仙인를憲weig출 피인耐출h出料d耐
라 einschl. der zu Lasten anderer Rentenver識린lerungs諒료ger ausgez이撚en LeiituDgsantelle

') Beteiligung an den Koslen der knappschaRUcben Krankenveisicbenmg nach ArL 2 I 26 e K n V N G
'1 in 1992 emschl. 3 615 Mio. D M Finanzausgleich an die RentenYersicherung der Arbel'.er in den neuen Bundesllodem
') Fur AtV/AnV Schwanlcungsreserve nach H 216, 217 S G B VI; fur K n R V Rucklage nach b 215 S G B VI.
"1 1n der A n V a b 1992 einschl. n e u e Bundeslinde r

Quelle: Rentenversicherungsbericht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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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i e Ein nah me n in der Rentenversicherung der Arbeiter u n d der Angesteltten
暇暇d der k暇議를를毒출h議를料출h출約 R출暇t출約린출撚icherung 1990 bis 1992 i約d출約 蘿lt출約 朧暇師de雪l讓約dem

惡를s피인ichr Rt*ntt.*i'.UUr-'ii-hernno UKnJpp'.chdttliche j 劣esctzlichr'l

R e n t e n -

'.crsicheiuny d e r Arb'.'iler [i1?r Ar.iieUtallten Rentenvorsichvruny
Position

2 Ha1b)ahr 1991 | 1U92 1991 | 1992 | 1991 | 1992 | 1991 | l출린를

in \1io. D M

E i n n a h m e n

Beitrage . f . . . . . . . . D f . . f f 9 155 114 079 14 592 |l1 519 17 961 | 1 164 1 194)26 762 33 7 4 7

Z u s c h u s s e u n d

들r라리tungen

BundeszuschuCU) . . . . . . 3 6 4 o 3 103 6318| 2 5 3 8 1 422| 1 261 725 | 6 902 8 465

Sonstige Erstattungen
a u s bflentlichen

Mitteln U) t l f f t . t l f f t f t 73| - 121 111 - 205

Erstattungen in der

Wanderversicherung
v o n d e r K n R V

. . . . . . . . .

v o n d e r A r V
D l f l l l t l f l

l 2 7 2

) v o n der A n V . l t f t l l f f l

Wanderungsausgleich
an K n R V nach 5 223 (6)
s G B v [

v o n d e r A r V
t l t t f l l l f l

v o n d e r A n V
l l f l l l l l f l

Vermogensertrage-*) .... .| 35 4 3 l 9 8 3 6 2 4 5 2 | 84 224

Finanzausgleich nach $ 218
S G B V I 5 ) l l t f f l f l f l t t f l

3 6 l 5 - 3 6 1 5

Sonstige Ei n n ah m e n . . . . . 4 4l| 4 15) 0 0 | 8 56

Einnahmen insgesamt . . . . 13580 117 229 24 838114 097 19543| 2430 3 542)33 7 5 6 4 6 3 1 2

t) 聲灰淸출 諒獄린인출料 諒출r v 출T流긷料하출識린출t출 린리출理h출인리
2) allgemeiner BundeszuschuB nach b 213 und 215 S G B VI; im 2.Halbjahr 1990 einschl. 1 340 Mio. D M Defizltdeckung
3i In l할출출: Anschubfinanzierung; in 1992: Erstattungen der Versorgungsdienststellen sowie des Bundes tQr KindenuschQsse
*| In 1990 einschl. sonstiger E m n a h m e n
i) von dUr Rentenversichemng der Ang측st출娘ten i를린en alten Buodtislandem

Quelle: Rentenversicherungsbehcht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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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Au s g a b en in der Rentenversichemng der Arbeiter u n d der Angestellten
u n d der knappschaftlichen Rentenversicherung 1990 bis 1992 in d e n neuen Bu n d e sl a n d em

t.eitte* -

Y(,tith(iM,9 | tl&i A(t)("U(r ]ttarUnge3(e111t/i ttd+tnvewtlxwig |
p @ 6

Z.H,1h)*))r | 1W) | 1992. | -W | W t \ -IW | 1 s 9 t 1991 | 199?.

L . . Lh Mi'O D M

1 Ausgahen
R r n l P n *1 . . . . l2 2 9 3 15 668 2 1 170|TZ 819 18 767| 2 103 3 240|30 590 43 177

1 Er'ittittungen in der

1Vx'iinderversicheruny
d n di e 만n R\/

. . . . . . . . . .

il
a n d i e A r V

. l . . . . . f f f . . 1 =.=.#
三 三 三.

1
d n die A n V . . . . . . . . . . |

- :
UlaOnahmen zur Erhaltung,

1Resserung un d Wiederher-

i stellung d .Erwerbsfahigkeit1 三l
, Knappschaftsausgleichs-

402 | 121 214| 99 i85 : 2 12| 222 411

j leistungen l D . l . t . 4 l l t t . t 1
| Krdnkenversicherung der
( R e n t n e r t f . f t l . f . 1 t t l f l . 7 8 7 877 1 334| 718 1 17l| 296 238) 1891 2 7 4 3
.
1 撚LG-Leistungen . . . . . . . . .

1 1

Beitragserstattungen . . . . .

1 Wanderungsausgleich
1an K n R V ? 223 (6) S G B V I 151 | - 186

1Verwaltungs- und Verfah-
renskosten U) l . 1 f l l f t t l . l 98 1 265 554] 217 354 29 44) 511 952

Finanzausgleich nach 5 218
s G B v l

. . . . l l f . . t . f . . . .

! Sonslige Ausgaben . . . . . .
l 4 l 2 7 l 26 7

1
Aus ga be n insgesamt . . . . . 13 580 116 945 24 695113 865 20 6651 2 430 3 542133 240 47 291

jEinnahmen weniger

1 Ausgaben t l t . l . t f t f l t l t 0 | 284 143| 232 - 1 122| 0 0 | 516 -979

1
na c h ri c h tl i c h :

iVermogen am Jahresende ' 4 1 7 5 6 0 2 3 2 17 221 666 582

d a r u n t e r :

Schwankungsreserve *)5) 284 6121 327 7 7 | 618 619

VerwaltungsvermogenS) 182 3701 26 10 14| 218 384

'( oh n e Zahlungen der Versicherungszweige untereindnder
-'1 einschl. der zu Laslen anderer RentenversichenJngstrager ausgczahllen Leistungsanleile.
ll Im 2 . Halbjahr 1990 einschl. sonstige Ausgab출料 .

'1 F"r Ar V / A nV Schwankungsreserve ndch H 216. 217 S G B VI; fur K n R V Riicklage nach b 215 S G B VI.
*) Fur die Rentenversicherung der 支간 eslellten a b 1992 in de n A n g a b e n (iir die alien Bundes流理der e理流리諒긴

Quelle: Rentenversicherungsbericht 19繫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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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voraussichtliche Entwicklung der Einnahmen und der Ausgaben in der Rentenversicherung
der Arbeit출r 暇暇d 린출r Angestellt출暇 i約피출暇 讚lt출暇 Bundesl崙暇d출暇r 1 9 9 3 bis 1 9 9 7

l 9 9 6

Entwicklung dcr

- Entgelte ....................v.H .| 2.8 2,2 | 3,7 | 3,7 | 3.7
- A n z a h l d e r Versicherten ......v.H .| -?,96
Anzahl der Arbeitslosen .... - Tsd. - | 2 3f) 8 2 6 o 8 2 4 9 8 2 3 8 8 2 2 7 o

Beitragssatz ................... v.H .

K V d R - Z u s c h u C ... .. . ... . .. .... v .H .

E i n n a t u n e n

Beitragseinnahmen insgesamt . . . . . . . . 195 400 ] 215 900 2 3 1 1 7 7 | 239990 | 249686

B u n d e s z u s c h u B
l l f t t l t f l l t t s l l f t l t l f 4 0 6 1 9 | 4 6 9 6 3 4 7 5 2 4 | 48313 | 5010 0

Erstattungen aus 卵entUchen Mitteln .. l o 9 o l o 7 6 l o 5 o l o 5 o

Erstattungen in der Wanderversicherung
v o n d e r K n R V

l l 3 3 l l l t l l l t x l l l l l l l l l 584 | 594

Vermogensertrage .................. | 3 3 o o l 2 4 8 l 2 6 5 l 3 o 5

sonstige Einnahmen ....... .... .... ..| 65 0 | 0 | 0 | 0

Einnahman insgesamt l f l l f f f l f l l l t l l 2 4 1 0 2 0 | 26 5 9 82 | 281591 291 202 | 302 734

Ausg aben

Rentenausgaben f l l l t t f t t l l f t l l t l l l l 208 800 | 22 1 4 30 230838 | 237333 ) 245941

zuschusse zur Kr출籠k출理versicherung 린출r
Ren her ........................... i l3 il9 l 4 2 8 8 l4 7 8 3 l5 l聾9 l 5 7 5 l

Beitiage zur Pflegeversicherung ...... | 0 l l 2 8 l l 7 6 2 o 5 4 2 l 2 8

RehabilitationsmaBnahmen ........... | 7 760 7 9 5 l 8 2 4 6 8 5 6 6 8 8 8 3

Erstattungen in der Wanderversicherung
a n die K n R V

l l l l l l l l l l l l φ l l l t l 3 l l t l
4 9 4 7 5 l 4 5 5 2 4 9 5 2 8 9 5 3 6 6

Wanderungsausgleich 3 t t l 3 l l l l t l l l l l

KLG-Leistungen l l t l l l l t l l l l t f ☜ l t l l l
2 7 l 5 2 6 l 8 2 4 7 3 2 2 9 6 2 l를聾

Beitragserstattungen l t l l l φ l l .l t l l l l l l

Verwaltungs- und Verfahrenskosten ... | 4 6 5 o 4 7 8 8 5 o o 2 5 2 2 6 5 4 를o

sonstige Ausgaben ...... ............ | 25 0 | 0 1 0 | 0

Au s ga b e n insgesamt f l l l l l ☜ t t l l l t l l l 242 549 | 257 895 268389 | 276661 | 286 439

Einnahmen - Ausgaben t l t t l l l f l l t l
- l 5 2 9 8 o 8 7 l3 2 o 2 l4 點 l l6 2 9 5

Quelle: Rentenversicherungsbericht l 9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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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voraussichtliche Entwicklung der Einnahmen und derAusgaben in der Rentenversicherung
d출를 Arbeit출를 暇暇d der Angest출"t醫約 i暇d출約 約출暇출暇 B暇約d출를i慈約린醫約긴 1 9 9 3 b i s 1 9 9 7

- in Mio. D M -

i | 1993

] Entwicklung der

|- Entgelte . . . . . . v . H . 8,2 | 8,0 8,0 | 8.0
- A n z a h l d e r Vers iche rten . . . . . . v . H . -o, 8 9 -o, 則

A n z a h l d e r Arbeitslosen . . . . - Tsd. - l l 7 o l l 5 o l l 4 o l l 2 o

Beitragssatz ................... v.H . 19,2 | 18,9
KVdR-Z린sc氣린朧 v . H .

E i n n a h m e n

Beitragseinnahmen insgesamt . . . . . . . . 3 5 2 0 0 3 9 9 4 8 4 5 5 8 9 4 7 8 8 9 5 o 9 8 4

Bundesz린sch린惡
t l t l t 3 t f l t l φ l l f l l l l l l 9 5 2 l l l 4 2 6 l2 o o 3 l 2 5 7 3 l3 3 9 5

Erstattung출服 출狼를 출ff출라tlich출理 Mitt출l理 차 를

Erstattungen in der Wanderversicherung
v o n d e r K n R V .

l l l l f l l l l l t f l l t l f t l f f 5 l 5 5 l 5 l 7

vermogensertrage l l l t l l l l l l l t t l l t l l 32 l 37 43 l 45

sonstige Einnahmen 3 t l l l t l l l l l l l f l l l 2o l o o l o l o

E i n n a h m e n insgesamt l l f l l l l l l 7 f t l l l
4 5 l o 6 5 l 6 2 2 5 7 8 4 5 6o 7 2 i 6 4 6 4 l

A u s g a b e n

Rentenausgaben l l l l l l l l t l l l R l l f l * t l 4 9 5 7 6 5 4 5 l o 5 8 9 2 7 6 2 3 5 9 6 6 3 2 4

zuschusse zur Krankenversichenmg der
R e n t n e r l l l l t f * l l l l l t l l l l l l l l l l l t l l

그 o 2 7 3 3 2 6 3 8 o l 4 o 5 4 4 3 l l

Bei諒臺ge zur PIlegeversicherung . . . . . . o l 28o

R e h a b i l i t a t i o n s m a B n a h m e n
l l l l l l l l l t l

l 7 4 3 l 8 8 3 2 o 3 3 2 l 9 6

Erstattungen in der Wanderversichenmg
an-'die K n R V

l t l l l l t 4 l l t 9 l l l l l l t l l l l l 5 3 6 l 6 5 8 l 7 8 3 l 8 8 5 l 聾96

Wanderungsausgleich l l φ t l t l l l t l l t l l
l o o 6 l l 9 l l 3 8 7

KLG-Leistungen l l l t l t l t l l l l t l t l l t l l 3 l 3 3 l 3 l 3

Beitragserstattungen t l l l l l f t l l l l l l l l o l o o l o l o

Verwaltungs- und Verfahrenskosten ... | l 2 o 5 l 3 l 3 l 4 2 9 l 5 5 6 l 臺聾2

sonstige Ausgaben .................. | 0 0 | 0 1 0 | 0

Ausgaben insgesamt ................ [ 5 6 5 6 3 6367 1 | 69 13 5 73 625 | 78 486

E i n n a h m e n - A u s g a b e n l 3 l l l t l l l l l l -1145 7 | -12 04 9 | -11 29 0 -12 904 | -13 844

Quelle: Rentenversicherungsbencht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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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GB$amtAeu(sche E인인情장腦 d6rv피挑린諒s燎피晴諒in Cresaia(硝諒料n3(n (Bri991
N ( I O M

및BItriatrn.) (fer Ni cf iw au ng 를O t A t M l t d

ur0.l(;,;1,l|
를小차L 출La'".U'?-| 0(*(U*th(an4 | FrdhafUi | NoL4 L3t4(*

[und R'r11".C('| BuKaiioNall uoillBoUi.OU

fn f*6V9ftigtn Prnlifn !,-. Pre wa r w * ill'f

.駐피逃만小긴 5및 組 理 D挑
惡린를營 출출料卽를雌(u간출 犯料를출淸 n< o 2 730,73 2 M3,2:1 133..*-' | 2 738,73 2 643.M 16 3 . U
L*nd- UK 3 Fe燎를切te nt . Fii린jur리 3 S 30 33.60 2.始 l 3S.2G 33.60 출.는:

를泥피린:卵출品출聾 聾諒차를流를 ) C75.09 1 00S.84 W.2S | i07S.0; \ O.lS.IH e9.: 5
K a n C d u n d V ) f k ( h r 4CO.18 37?,73 29..1: | (08.16 37S.78 !9.4 s

Cl9;utt1ttuw-ir.((rr,a1u"itn 45,81 | 637.14 791.22 45.s2
S n r . M v i : a ha u ip t l t u .* 3B'3.C2

79i.2言.
M ; \ ( 5 4a.37 | 382.02 335.95 <9.37

Bruttcwtr.ichisfuna (btft'i-lal) 1) 2 C30.72 2 429,16 171.57 | 2 M0.72 2 419.15 17 ),출7

Bruitoln'indiproduki 2) 2 8)6.87 2 93S.00 160,97 | 2 815.07 2 635.00
* El nk cm me r, BUl ((- ub'I;*.-! Wtll (St'C;) 3,' 27,tS 1S.70 6.19 1 27.89 18.70
* erur.otgzliilprodukl 딘震피피,7朧 출출를출.를驅 180,09 | 1 80.76 2 Bg3,70 10 0 O t

호理壁피照린?撚2f인料f dtih
Pnvt ttf Ytf Wtl .c n 1 607.69 1.428,31 1誇9 1 428,31 179.3B
Slttlr/t.'bnucn' 552.11 46B.S3 (6a.5l 6 s . M
BrutiolnveiUilortn e M . 7 a S71.S& 聾襲찰.를출 571.50 6 7 f 9

An11S8lnvtsU;:ontn 652,07 (04,10 652.07 5 M . s o 87,17

撚기燎燎燎린n 304.87 2 8 ? . M 3 M . 6 T 282.64 41,a
B t린*n 4 7 4 o 3a2.o출 1 4 7 . 0 3oa,출출 <5,34

vo燎加料*빈BN인 6,72 聲,eo 聾.72 <l.eo ().12

Lttltt killndlich* Vtfwendung von GOltm 2 818.59 2 469.34 딘廳및聲5출 출차毒燎,34 雪6 ! f 5

AuOJnbitbvg (Autfuhr mlr.ui EinhJhr) 4) -1.J1 168,66 .!.72 1體,辨 .17!f看

Am Ui r von W i n n und C1*nsue1it\Ki;Bn 4) 712.29 892.S3 712.28 WS.53 4e.85

選富L 漂 근OItrWIclitLTttn 4) 714.88 m . W 7)4.98 723.87 를)출를를
출S1S.87 를駐를린蛔 2 816,87 2 63S.00 K0 . 8 7

초撚理교惡
B/uttowlkKmKommcn 5) 2 553.45 를출理.출7 x x x
d*r. enkownen *us uni피6t池를출ccr 출곡f간 i ecs,7e 를차雲를,출를 x x x

Bn-tlolohp- und -0)rUttumm)
vo n Inllndirn *mslant(o 1 31'1,40 1 166.51 流 x x
Im mlin d *nllt*ndon l ltB.I S 1 163.1출 x x x

V)r(3tb*') Ei-dWTimBi 6st :Us\in H)ulM;1a 1 8+S.31 1 650,47 x x x

dar, tMp1Pno*riB bu1ind4 lJbM-*au"SM 4T3.35 401.50 x x x

E 를Minls der prlvaltn KtuihaK. 238.92 a2를.1 聾 x x x

오壓樂토製朧拉린嗚祀산u璉逃 o批嗚加트前n撚 紅 인M 聾

GlvWtarunc (Bnwohpor) 7 9 o B 4 t 4 o 7 4 1 s s 1 o x x x

t r M O l b l S w w v n 試 流 x
. A R M k a l o u j漂 3?譜 a流 x x x
- Erwirbttltlo* Inllnd.r 3 9 B O l 3 8 O S l 7 6 0 0 x x x

St.-titlnd'o* U.n-hti(1t*cdt Ft-iasraUocntiU. 출출출雌 雪o4라 3 ? 2 x x x
IxtlWUgt* USaBr.ttww 3 1 0 0 9 2 5 M O 7 1 4 7 x x x

* 6'/i(i*nU1t(.*bl0o11en AUtp,ii11ar .5a K u - 2 9 o x x x

- ErwirbXltlo* 1m Inland x x x

ow. b*(d린간인* A/boltnehmaf Irn Inland 3 3 0 4 0 3 3 193 A X S r

1
T x x

으賜撚識D適幽핀보토린호理燕브撚料 o M

.-lmd良竝璉組抽및린6濾泌c편聾K
nruttclnlindiprcxiu燎

la EJnwotvUr 3 5 1 0 0 4 ( 1C0
l* EAM.-tillllgen 77 300 M 200 3 :漂

B'uttoioz')1p)oduM |* Ein'*onn(r ...! 4 1 4 0 0 ( 1 9 C 0

BiUC.ciahn- und -a.ht"3"iT.mt m o 를鱗t .를를

l* baichlfllgKn AitBllnthmar (Inllndtr) 출了7를 l 8 l o 1 y. x x

1)S u m m # d(f BnJttosve/uchCpfuna ra ch A s z u a dof uniBntaillen 4)Fr\1htma Gun(j*3Uib1)t *ow(* r,nu. Ltndar und P4f]"-0i1
EnlQtlta fCf GankdlanstlUdtunaan. (1nacN1(eacti InnenlfuOcncr Trt')Mk!1cn*n.

2)B*r*1nlB(t Biut1aw*rl)ctiapfuno iiaOCi.'ch n:cMiibz;ehba,-a 6) E1n""('1. ACicWtibuna*".
Ums)ttit("i(i und anfuhmbiatiBn.

3)Au* dar OMot n Welt *mp1in|;ring 'lizi1a"(f '" till Obilga
w e B t이피린피* e'w,fBt.und VermSc*"i*'n틀情料B . S1nt1n1:i;h(t Bl.ndm)m 1 Wiiibtil.)"

Flchiwta 18. Relha 3.?.린 )B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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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m m e r 6 2 b

1.2 Gei,B"'t(1("ttclte S'gebnisit dw VotKtw(fi(chtft)id)i(n GasonUre&lioungen VtrWt.
U".1 IJ M

출주雲'*riiBrd Cor f(oc''UU!lii"J Cd i - Hc M a n i)

Buivioacabldt]
t;*i;iiL)1.-.(1ai-| D('-1):"'.'sid

Lfd R(f-;n.0BU t;LJn;Mi3"h i|und SwtltiOf

in ;**',11scn P.t'tan 1-' Frt.'t"': vnr. 1 S 0 ;

도및t친tL班린보綠및凌聲친5
Ef U RC W t ll C Mp M n a (ur'b')tl"1e;) ; W M 2 702.27 244.22 | 2 7M.7C 2 SM.43
L豊尸를. 仙-를 를婦린린피r撚料朧를 구t?r찰!言. 겨 .撚 3 3 o 1 3.53 | 3B ? 4 e.3? 2.3'

PreUu2 t'c 친및인 爵출린출誇차 1 12a.的 』小.縮 tS.2 1 1 1 C3-..2 S ) C1를.6e 78.17
Hl f U t l U " 0 V*fK (hf -1)8.76 398.29 30.(T 1 .1;';.t4 y 8 .流 3 9.5 를

S*B0*. pnvai* H B U l f n i* U 3 418.24 3r,9.&( 58.6,: | 38a.i1
S2S.S1 s3.5T

8 2 . 4 e 4s.1 6

E'imowcn*ehtpf""c (t(r)lr,1cl) 1) 2 795.87 2 874,86 220,62 | 2 t82.U 2 4!M,t9 197,45

Bnlto;n:)n(iip(o'iuKt 2) 3 027 ,W 2 7 M . 3 0 233,42 | 2 874.41 2 878,00 iaa.(i

- en料耐料f <리 s린o切』en .피간 (린妃차 3; 19 . H 4.eo 1 1.&< 15.76 4,Bo 1 1 f 6
" Bm'tat&"1alprcd--H 3 0+4.09 2 7S8.60 245.28 | 2 800,17 2 680,80 를출聾,臺7

린撚鐘친蠟초識撚핀鱗편c c
Pr,v,1*r V C 를 燎 린 n 1 510.03 212..3.S | 1 644.62
Etaitltetfouc.'' 1漂% 500.6' 10S.7S | 573,0( 4'J1.33 B 1 7 1
愚린燎를灰w출諒切를聾約 702.19 M 8 . 7 113.22 | 677.08 指9.糾 1o7,盤

WlCl1nwW~ana-\ 7 o l . M E93.5 9 115,63 | 970.45 571.38 loa.ca

Autnltfunf on 33 4. 8 3 257.39 47;M | 238.86 2 M . M (6,31
B > M e n W . S 9 3 3 9 a o 60.39 | 380.58 318.80 61.78

VomitaywtndtrUnt .7,o3 f , e 2 .2,< 1 .2.37 -1 .81 피.駱

L*tzl( tnltndlioria VtfWBi'dung m i GCIa'n 3 030.t8 2 689,01 431.05 | 2 BM.74 2 S02.88 381.71
識린淸燎N拓略 릿姉諒는//nlnu* Eln'u차 이 -3.64 194.58 -1S7.63 | ,!0.33 173.04 .133.37
AmtUIV w n W x t n up4 0l4ni"*(t1unc(n 4; 717.67 634.80 B25.4 2 n ,출1

6Wuht V9n W)r*n t.n() C1*P(11*:t1ure"' 4) 721,01 740,21 762.38 W . n

朧粒리騷料출ndBprodukt 3 027 .B2 2 7 9 4 . M 2 B 7 4 4 1 108.41

,Unh omm( n
撚를피淸切冷約 nb刷兩찰 차 를 X

친計. E☞加料耐料 燎崎 린친어 h및r를 c출를 A J s . 1 1 731.(0 1 508.38 를 X X

efulldohn- und "ce''i'1sutmn(

ton 1rJ(nd*m iniplincan x 린 識
tm Inlind entil)nd(r. (-410.3S

1215.55

딘雲료了.출출 x x x

VtftCgtarM Elr.lomi-w ii). cUttion U u i n M i 1 079.51 1 732.27 x x x

B*r tmpf3Bt(n* tiufence 0bt'vi9J.''ltt 5認.e6 W . W x x x

雌料린친* 린린r린淸f Houi料 k 2&4.44 !22.2(

1..
x x x

_ B 綠 秘 a 泌 泌 賊 進 찰 r 로 撚 理 朧만rchtchnl料 灰 1 o o o

B*(Bikt'ung (E1rwohn(r) B 0 5 9 5 o 4 B n 6 1 s 7 3 o x x x

E w t x f w i o n e n x x x
- M K r . i k n * 2 6 7 9 1 8 0 8 1 170 x x x
" ErwartitAllf* Inllndar 3 5 8 5 0 2 1 14 1 x x x

S*tbt*1ndlC9 u.mHn*!forv;6 =J(ml'l9nnr';ah4n(;o 3 ( M 3 0 5 S 6;9? x x x
tttC'-lBIol* Atwlnehn-iir x x x

U Elr.ptftdler abzOgRcJi At.'eper.ti'iSt' x x x
" ErworbiUHa" Im Inlind

..-19 348 료들豊
2 9 < 8 7 x x x

dar. b*ich5R1gt* A/b('|nahrr6r;m :n1,*rd 7lll: 7;::
1

x x x

초通岐및초오雌識撚린J빈및妃血린秘銀2
一린린流르브a긴脚識嗚必H拉璉誕긴

鈴린暇피린織流撚p린uM

Jd BnweAnwr
|4 gMttiiitiia." S O 6 3 0 3 ) 3 0 0

Rrur.otollilpnxlukl ;* E I n M h i w

으를?출lonn- un.1 U)Bi'il'tun""( rr.on피 c를

.

2 9 4 3 2

壟린

3 T 8 0 0 0 100 1 5 6 0 0

fe bwichAniCi'n A/b('11-i6hm*(' ((nidnde') a M a 를 출2출 2 4 7 o
.sf

X X

1)S u m m a der Baittowarltcr-UifUing nac h A5 ? u U d(f iin'.itiitqtUtn 4)'Fn3horM BundaaUBbtat towle n*ui) Llndtf und Pwlln.Ott
EnlQttta fQr GJnkd)An*t(*IitungAn. ftiMchi'oailoh 1nnofd(cttoh(r TroniaMlor-en.

2)B(:s1n1C'. BiU11ow*nu:h&p1ung tu:i;Bl1cB n:ehl.-i,l,httra ?) Elnichl, AbfCUCBibungon.
Umutixtoaar ivyl UinrLhnbQAQon

3)Au* Oar UbflQtn V/(t (mpfangan* aUQol'ch o'i d ( ObUoa
Wotl ft'tlt'.tit Errvti. u諒 料料蛇oniatfik/SfTw.fn, 리피信 h諒출x Bundr*출洲 料o ib ad * U

AChscn* \S. Raino 9 .9 .리 ) M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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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m m e r 6 2 c

1.3 Qes;i'ntiltutschc &,g,1i*its() di?( VotkS')!t1lch*f11ichen Gt"xS"''het;h)i'(M(p U 19b?.
Vor3-'daruUC U(*U"Cb';r dam Votjdhr !n T)

r."i:(s''.'nnd

[3';"ioiCBtla'|

5 t 9逃료 ) 1flJf('(fif-y.'i.t'禮l.
1

1
를:즘 .?:: 를음 는言 f.:

S.i 7.) 를.를 를:를 !를:.;

Brut(o'i'(r:tchlp(i;r.3 (btfBln;t'.) 1)

BrultBlnlindierBt'ukt 2)
f 트紅'(O.'nm(라 鱗」l etr 초雌피零(ri W.lt ;S*'("리 딘; 7.: 9 X X ,T

" Bru1toxit1a!produ)('.

초구린친E進6t;으型f린린逃施 1
7,0 5.5

3.8 3.3 7.1

2<,o

t 및wttB 7.i

s.a 7.3

<fi? X X X

Lltz!( Inllndlicht V*n)uiduno v卵 출郎B禪
Auaenba料婦 綠N u("r mlpui 歸리린라 4) 7; 및 X X X

AuiTuhr von W f t n un( S.(nat1tiicur.c*n (?
B n M u vca W ( w . und Cl*M",1ih.-r(*n 4) 1

7.s e,o

7.* a.9

-1.9 0,S

5:i X

.

.7.0 t.O -13.S

a.* s.i 4S.a 1::? .i:|

4) FrChtrva BunddQ*U'" * w U ruiuu 1.a"d"r und B J i n J n - Q & I

리r 3 9 :漂 9 und V*rw(S:(n*4LiKUmrT)(n.
P,cnii)H, 11. Otlh* 1.1'/) ) M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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識脚嗚mer 6 3

2 ErwerbltBtiglteit

2.1 Erwerbstltigc *)

2.1.1 Erwerbstiltigt- nm Wuhnurt bzw. Ai'bcitsort

FrUhercn Anlcil del

L a n d c r u n d D c u K C I i l n n d R u n J c i , OciitichlBn.I ll를t)를暇

Zcitraiim bcfliii-Ust n,,ii,i-n,i Ltndc r n n d

1 ()0U Persoiitn veTa인i쓰로출고및띤발으y그f초찬는vf.K린nn 諒(l)간 Q 른4
PtOZCIlt

EntrrbilnliEt InlUndrr ()ni Wuhnoil)

l9{l9 ?<. n

fJ. s
l 9 9 l 1

o 7 4 5 2 7 7 & l 3 7 5 u 6 ;./ .\'

l 9 9 o 8 8 9 9 2 8 4 8 6 3 7 3 8 5 ..V 7 -2.6 -0.3
7 5 o 9 2 8 m 3 6 5 D 2 -1.'..6 7.漆 -2. 피 7o. <

l l 9 l 6 7 n 9 2 9 l4 l 3 5 g 5 o -;(). ; 0.5 -I.S 7a. 7

19H9 1 IIj 9 R/l2 2 7 55.( 3 7 W .V 1.4 X W

2.Hi. '/ (油출 2 7 9 G 9 3 7 6 l 7 A- 1.5 .\' 를方.<

1990 l.Hj. . 9 3 3 9 를8 2 4 G 3 7 s 8 s -5. ; :,S 0.5 를피.燎

를.Hi.
.

. 8 4s;f 2 s 7 2 6 .17 1 a s .;를..( ?.7 ./,/ ?;, 7

1991 1 H j 7 s o 6 2 < 8 l 7 3 6 6 2 3 -/ <.f ? .o .?. < 7/,J
12 H i 7 2 l 2 2 9 l 6 9 를출 3 8 l .//. 7 I.S -:.: 린를.8

lW 2 l.Hj. 6 7 5 5 2 9 린露호 3 s & 4 o -73.5 o.9 .를./ ;<.<

2 .Hi. 6 6 6 3 2 9 l 9 7 3 5 R M ) -7.< 0.1 -1.4 /3,6

W O 4.VJ. !l 2 3 3 료s R 4 l 를7 ( 4 -;J. < 7 .7 -2. o f3.i

1')91 l.Vj. 7 9 A 9 2 S 7 0 9 3 6 6 7 x -16.H 2,? -3.6 .21.7

2.vi. 7 < d 3 2 K 9 2 s 3 A s 6 x -/<. < /./) -2.7 2o. 9

고.v i 7 3()4 를9 0 7 0 핀燎 핀了4 - 'f. 7 1.6 -3.7 Jo. ;

4 .때. 7 l2o 2 9 2 6 8 3 < 3 8 8 .].1..' 1.5 .1.9 75. <

1S)92 l.Vj. 6 79 l 2 9 o 4 9 3 5 8 4 0 ./f.i /.? -3.3 /a,9
2 .v . 6 7l9 2 9 l2l 5 ? 4 o ./f. / o.7 .2. o /a, 7

3.기. 6 6 ? 2 2 9 2 o 6 3 5 8 8 8 -S. 5 0..V .7.3 7a. <

4.vi. 6 < N 4 2 9 111S 3 s x l 2 -(. 7 .0. 3 -/.f /<.5

Erwtrbtllllgc Ini Inlaml ()n A ihi.ltsorl)

l 9 8 9 9 7 4 7 를7 출조출 3 7 4 o s -V 1.5 -V 36. 1
l襲출o ll 8를출 2 8 4 7 9 3 7 2 9 9 -9 ..[ 피.출 -o. J 2J, <
l9 9l 3 6 4 4 6 ./5. ; 를.a .?.3 ;9.遣7 2 l 9

l 9 9 2 6 t M 2 9 4 8 7 3 5 8 3 l -; 2.; 0.9 -1.7 /7,7

1 W 9 1.11j. 9 x 4 4

2 f 2 2 7

2 7 4 d s 3 7 2 9 o A- 1.4 ,\ 2<,4

2.Is. JJ,7

J피.릿

2 Hi. ?J. f

2o, 7

2.In.

1991 l.Hj
6 sx()

9 65 u

'<, 9
29. 12. 1

2 9 0 0 ;

/7.<

3.Hi. '7,6

8 o 6 l 2;.출

를긴출l

27 8 7 o 3 7 5 2 o .Y /.5 .l'

1990 r.晴.

3 7 l o 8

3 s R 4 i

3 7 o o 2

1 W 1 l.Vj. : 8 8 5 s 3 6 6 o 2 J/.;

7 J 6 9 Jo. j

3.vi. 6 料 3 3 6 3 2 7 /(l.J

6 7 6 7 2 9 i 7 o 3 6 3 3 7 ;<.<
l 9 9 2

9 l7 2 8 1 7 3 7 4 9 o -f. ./ 小.< o.f

8 3 2 3 2 8 7 8 s -IJ.S J.J -/. /

7 5 5 R 3 6 s 6 o -;漆. 출 7.9 -3.S

2 9 4 5 2 3 6 3 3 2 .; 7.J J.J -7./

1 M 2 l.H j 3 s R l 7 -;j.f /.J -2. o

s 2 9 5 르찰 5 료간 -U 0.3 ./.J

W O 4.VJ. ; 8 9 4 i -;7.f 3.1 -/. O

7 7 4 7 -;5 .o J ./ -T.<

2.v). 2 9 14 9 3 6 5 l 8 ./ 6.f 그.< -?.<

; 9 3 3 4 ./ 9.J 2.4 -].6

4.vi. .;<. / 2 .2 .7.<

l.vi. 6 4 3 2 7 9 3 c 3 3 $ 7 9 7 -/ 7.p 1.8 .b.: /?.o

2 v i 6 1 5 4 2 9 4 R 5 고딘8 3 7 -/J .s /,/ -t.f /7,7

3 v i A .l !4 2 9 5 6 A 3 5 K H u .y .7 o .o -;, ? / 7.<

4 .vj. 1 6 2 7 6 2 9 5 . U 3 5 R l o -7.J .0.1 .t.5 ; 7.7

*)OurL-hichnitUUhlrn uui Jrn VoO.'awrl.ichulllichcn a"liml'echnungen
1)Aii Dculichlind inigci.inil (Dculscl'l.ii'd - 100)

Qiicllc Slxlislinches Biindc)"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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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WUU'

2 ErwerhiKatigttcit

2.1 Erwcrbstaiige ")

2.1.2 Bcschaftigte Arbeitnehmcr und .ScllxllliKllge am Wohnort

Fnlhcrci | | NcuC | FrUheic" AJitcil dcr

U l l d C f tllli) R i i n d " - Ui-iitscliliinJ | tlndcr und | Uunilc"- OciilscMoinl n c v r n

UMt.tlllll B crli n-O 를L 로ftlill.約라 UiiA-r unil

1 U U U I'ct.tonen 垣 5 및 f 린 蠟 및 및 蠟트및z로를 ?r l 9친M l.

PioUcnt

Bfsch)ft1glr A ihcllnvhmrr (Inlandfi)

l989 y 5 5 K 2 4 7 5 o 3 4 } o R X I.f .V :7. p

l 9 9 o s 6 4 7 2 5 4 6 o 34 ln 7 -y. 5 7.P -O.l? Jl. 4

l99 t 7 l 4 7 3 i n 9 6 - n . s 1.0 -3.0 ;/. <

l9 92 3 2 J 8 f .f '.9 0..t -2.7 /9.#

lm i.Hi. y h 5 7 34 2 o 4 A- !./) X J8.T

3o 4 l 2 -V I.f .V /a,o

t l 2 l . 3 5 2 .i.5 !.S 0,4 2<. <

2 .H). 8 l 7 l 3 3 2 6 2 f9. 7 l.o 7/,3 7<, /

1991 I.Hj. 7 4 5 8

2 l1i

2 5 9 4 9

s 2 q 9 2 6 u a 6

2 4 5 4 7

1990 1 H j

5 4 5 J 2 4 y s 7

2 i 2 9

2 5 6 9 l

고료7 7 o 33 2 3 7 -;s. J .i,J 2i,4

호Hi. 6 8 ? 6 2 6 ll 9 \.7 -),7 fo,7

1992 1.1.1). 를流駱를료 1.0 -2.5 J5,<

2 .Hi. <i2 4 u /?,J

2 s a u 31990 4.VJ. 5,j

l館l l.적 . ?2, p

2.o

3.vi. 6 9 3

7 9 2 q

2 6 o 2 3 7/.o

4.치. 6 7 i 9 를출를1 s

2.vi.

3 2 9 s s

3 2 3 9 l

32 3 7 7

3 3 7 3 2

3 3 3 o 8

3 3 l 6 6

3 2 9 $ 6

3 2 9 i 4 2o,<

1992 1.할 .
6 3 9 9 26.耐聘 32 4 o l l?, 7

7 6 3 j

를.련i.

6 3s 6

7 2 8 3

6 3 l 3 2 3 8 l i?,5

를.할i. -;,崙

f .?

-;<. 3

.t/.s

2 A l3 7 -\ 7 0,1 -/,a

./7,/ J,燎 -3.<

3 i 6 7 s ./s. < 7.( .3.3

2 S 11S13 -/7,9 1.S) .3.2

./7.< 1.7 .3,1

-75, o 1.6 .I,3

-/<. 7 1.S .2,7

2 6 0 6 8 -'l,5 燎.7 .를,피

6 2 6 s 2 6 l 4 9 32 4 l 4 .5. < o .5 /c.3

4 .vi. < 2 l s 3 s l 2 s 3 2 3 4 o -7.S .0,3 -/. p l9,?

SdbitXndiee (uiicl inllhclfeniJf Fiimi1i'n)ngthBi-icU)

l y B 9 l料 l9i( X V,3 X S.8

l v 9 o 2 52 3f.? 린,피 i,긴 를.를

l를警l l3, 7 o .雌 J,資 lo.를

l y 9 2 ;J,J 燎,피 t,燎 //,p

19S9 l.Hj.

3 o l l

3 o 2 6

3 o 4 4

o 5 5

l8s o o 6 f o,f f 5.s

2.Hi. l 8 y 3 ())A A' (1,3 피 小.資

1990 l.Hj. 를l6 3 0 1 7 /<.< o ,4 1.3 6.7

2 晴. 2 K K

3 2 7 B

3 4 o 6

3 4 6 6

l9l

3 2 o $

3 2 3 3

3 o 3 5 3 3 2 l 52. 4 o.< 3.7 毒.7

\y)\ i.H j ? 4 8

4 l l

3 o ? s

3 < 2

8 6 誇t. / 0.7 ( f /<),5

2.Hi. 3,1 11,0

R.4 1.9 11,6

린.린 1,7 12.)

3 4 2 6

4 2 }

I 0 5 0

1990 4.Vj. 燎.< ( I f.I

料인 t.적 .

3 o 5 o

0.7 ( 7 ;o.o

\ W i l.Hj.

2 .vi. 3 o 4 2

2.Hi. 1 I)6o

4 o 2

3 7 6

3 o 4

o .7

3 y y

}}(,

6 u J.< /o,<

.i n . u

3.리

3 4 4 o

3 o 4 7

Jo. <

/f. 7

J J.J

<f. 를

67.J

3f. <

J ')i8 3.1 0,6

3 4 8 l

}7 ) o.9 /o. y

3 o.l4

4 vi.

3 3 4 2

;2. /

린,.{

3 7o

l.vi. l/.<i y를l料 i

//.7\ OS.t2.vi.

3 8 l

4 u 6

3 v i d.) t.s n . o

3 4 3 9

3 4 料

3 4 7 4

4.v i

3 o s 3 3 4 3 4 Ij. 3 諒.」 3,출

:1 o 4 7 ;a. 7 c.f J.출

/2.f. 0.U 1.7

l:;
3 o } 7 f를.<

o 6 3 3 4 9 l ; :.< 0..( t.f 13.3

*)0uTi:hsi:hnillMuh1cn aus den Volki'vinicliitllicheB Oeoimlrechnungcn.

D A n DfitK'Iiltiiil inigeiJiini (Dculx.-hlond "" 10U).
Quclk 誇論ttlMch" PiinilcM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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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m m e r 6 5 ..... . ..

2 Erwerbsttti(;辰cit

2.1 Erwerbstfttige

2.1.3 Ncue U n d e r und Berlin-Oitt nach Wii-tscliaflszwcige" und LMndern *)
1 0 0 0 Personen

Jahffsdiirchschiiitt

lin Inland IiugMixnt (xm A ihi.it'orl)

l9 s 9 9 6 6 o

l y y o S S68.U 1 394.7 1 072,7 2 (,25..! 1 58S.6 1 424.5 762, l
ly9) -7 179.6 1 1K-),S 829,5 2 11S6.S 1 3(15,1 l l料 ,l 634 ,9
l993

1
6 311.0

Lo ad - u n d FontwirlKchiift, Fiidim.I

l 9 8 9

l&9u l7s,7 l5x,6

79.6 63.7

'iz
3 ,s

l9 92
1

y K 7

7 8 3 . 6 168.8

l99l 4ul ,) <'0,8 82,9 K0.S

3w).4

Plwluzlti-tHik-i, C t W f r b t

l9s9

t.y lo 1
4 4 3 6

3 9 8 8 f 742,)! 729.4 242,9

l99l 2 &9 8 고 :I;:;
3iTi 1 369.3

24o,4 9?o,l 587,5 544,8 l 8 4 J

l9 92 2 275,7

Hx Dd r l u n d Vcrk rhr

l9 89

1
l sl()

l9 9o 1 413,0 219.9 19K,2 377..1 l98,4

l 9 9 l 1 303,1 22$,I l82.) 3.1S.1 :;;:i l64.5 ;ti
l 9 9 : l l轉.9

Dk)i!t11fnni0(yuiiteri)ctinwn

lf8 9

87,.>f<;,; iLl
l99l 1

6 2 4

l99 o 663,4 78. l l98,i 96,6

8 l2,7 lls.1 94, 24 ),l l2o,R l3l .5 lo9.4

l 9 9 2 1 0)7,R

Sttlt, private Hnushnllc, OrgnDlsatlniu'n nhnt Ei'wci btiwtck

l 9 8 9 2 2 8 3

l料燎 2 019.7 J2S.U 2淸그 5言i.5 33?.l 고sM ,料 244 ,9

l99l 229,41 664,5 2y 2 . 41 좌피및 .燎 2?7 를 2 3 4 ,6 l8 l.4

l 9 9 2 1 580.2

')VorlKufigc Bcrcchniingcn dtr 流tcratbcitsg.rurpc "Ncuc LHndcr" (Ic(Aibcitsgiu[i|)c ';加狀 8 ? n dcr Erwcrbst&tigkcit". Abwoi(:1iu"iic

rn den Eolaverli-n ilcr Tabcllcn 2.1 ) iind 2.1 2 sind iluilurch bcgrUDdct, tlaO dort bcicilU ri'vidietlc Angiben vcrdfycHtlicht tind. D(s Er-
gcbnii der Rtviaiun in dcr Unttrglictleniilg iiach RundealSndcril und Winschanabeiciclicn nUmd bci KedaktionsschluB noch H u B .

Quc11(( Slnlialischct GunJeu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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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m m e r 6 6

2 Erwerbstatigkeit

2.2 Beitragspflichtige nach dem Arbei知指rderungsgesetz am Monatsanfang *)

Frthcrcs FrOhcrcs FrOhercs

L S n d e r u n d B u n d e s - L i n d c r u n d B u n d c s - L S n d c r u n d B u n d c s -

Ze it ra u m Berli n-Ost Bcrlin-Ost Berlin-Ost

VerSnderung RegenObcr
A n z a h l vo를kh출ht理小 n出流 Voqahreszeitraum

P r o z c n t

Insgesamt

l 9 9 2 D 5 8 9 9 0 1 2 2 3 0 9 7 4 5 2 린 /,3

l9 9 l 2 .Hj. D 6 3 4 5 3 4 9 2 3 0 9 2 3 6 1 2 .J J ,4

l 9 9 2 l.Hj. D 5 9 0 1 3 2 8 2 3 0 1 0 4 3 2 -7.o -o. 4 2./

2.Hj. D 5 8 3 0 8 7 2 2 3 164 184 -/,2 o,7 -s, / o,3

l99l 3.Vj. D 6 4 3 5 3 7 5 2 3 0 3 0 8 4 3 /.8 3,5

4 .Vj. D 6 2 5 5 3 2 4 2 3 153 8 7 8 -2. 8 o.J 2,릿

l 9 9 2 1.Vj. D 5 8 4 0 7 4 4 2 2 9 6 0 1 3 7 -6, 6 -o, 8 2,J

2.Vj. D 5 9 6 1 9 1 1 2 3 0 6 0 7 2 8 2,/ o ,4 2,o

3.적.D S 8 7 8 6 0 7 2 3 2 0 8 7 1 3 -/,4 燎,崙 -s, 7 o,를

4.Vj. D 2 3 11 9 6 5 5 -;,6 .o. 45 7 8 3 1 3 6 -7,J -o, 7

l99 3 1.Vj. D -y, y

,를

3,7Jul

3,4

6 4 0 6 1 3 8 5,2

6 3 7 4 0 1 6

6 6 7 3 8 1 5

5,o

6 3 2 7 4 7 5 2.燎

6 2 8 0 1 6 4

2 2 6 9 8 6 3 8

2 2 7 9 8 0 8 5

2 2 7 9 7 9 4 9

2 2 9 5 5 7 6 5

2 3 1 3 5 8 5 0

2 3 2 0 3 8 8 0

2 3 2 0 6 5 8 6

2 3 18 1 4 5 5 2,5

1 9 9 2 Ja n 5 9 4 2 6 5 0 2 2 9 4 3 3 0 8 2,5

9 2 2 9 2 9 1 2 7 2,3

2 2 9 6 7 9 9 3 2,o

5 7 8 6 1 4 6 2 3 0 2 3 2 7 3 2,7

2 3 0 2 1 5 3 0 /,<

J u n 2 3 121 7 7 8 /,4

5 9 1 9 2 6 4

5 6 0 0 8 3 2

6 5 3 4 6 3 4

5 8 5 1 7 7 7

2 3 0 5 4 4 7 8 /,/Jul

-3, 2

-2, ;

-7,4

-o, 6

-o, 5

-o, 7

-o, 7

-J, 4

-7,J

-o.8

-o. 5

4./

-o, 5

-7, 5

A u g 5 8 7 7 9 9 5 2 3 1 3 4 5 7 8 -o, 7 燎,燎

憲출p o.8

o 撚 o,3

o,/

-o, 4 -o, 3

-2, 5 -o, s

-o, 9

-o, 5

l9 9l

9

6 0 2 5 5 9 7

A u g

Apr

7

를

6 0 0 7 4 3 2

6 4 4 5 6 6 1

5 8 0 6 0 5 8

5 8 7 3 3 2 7

5 5 8 4 4 8 6

o k t

-7,8 g ,7

J u n 燎.7

o ,曆

o,3

o .o

-o. ;

-/,o

-o, /

o,2

o,2

-o. o

o,4

-o, 3

o ,5

o.燎

-o, 2

-o, 3

-o, 5

-/.5

-o, 2

-o. 2 -7,J

Apr -/, 6

5 8 1 3 9 4 2

sep

M a i

1 9 9 3 J t n

燎,7

5 5 6 7 3 8 8

-o, o

-/o,o

-9. 4

-8,燎

2 3 3 2 2 0 9 4 -o, / -8. 5

5 8 4 9 7 3 5 2 3 2 8 4 4 5 7 -o, 4 -8, 2

2 3 2 2 0 6 4 9 -o, 6 -s, /

5 7 8 8 2 7 3 2 3 1 1 0 8 6 0 -7,s

5 6 4 4 6 5 2 2 2 7 7 0 4 5 4 -5, o

5 6 1 1 9 9 0 2 2 7 1 5 5 8 7 -o, 6 4 ,/

2 2 6 7 2 7 7 8 -3, 8

2 2 6 4 4 6 4 3 -o. J -o, / -J, 8

M a i 5 5 6 0 6 4 7 2 2 6 4 2 2 6 4 -o, / -o. o -7. 7 -/, <

Ju 5 5 9 3 1 7 7 2 2 6 8 3 6 1 9 o.< o.2 -6. 9 -/, 9

*)Durchschnittszah1cn: Berechnungcn des Statistischen Bundcsamtes.

Quelle: Bundesministcrium filr Arbcit und Sozial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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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r u c k s a c h e 1 2 / 6 8 5 4 Deutscher Bundestag - 12.Wah1penode

2 ErwerbstStigkeit
2.3 Arbeitsmarkt

2.3.1 Arbeitslose und Arbeitslosenqiiote am Monatsende

2-3.1.1 Insgesamt

z t t 示7 4D小諒IpscnquotcU tU
FcQheits [ Neuc Frahercs | Neiic FrQhcrcs

Zeitnum | Ltnder und Bundcs- | LJnder und Bundcs- | LJndcr und B u n d c s - Ncuc | FrOhctcs
Bed in- Os t 延bict _) 찰cf를리. Iebicl | Bcttin-Ost Under und | Bundes-

vcr@한를련 撚ifo示 Bcrlin-Ost 2) | gcbict
A n Z J h l V o n n o n a t Vorjahrcszcitraum

Prozcnl

2 0 3 7 7 8 1 X -9,1 X 7,9

240611 a) 1 883 147 f -7.< 72
9 1 2 8 3 8 1 6 8 9 3 6 5 27?, < -/o,i

;::1 1 7 0 2 6 1 1 8 0 8 3 1 0
> < 6小

18,1 7.0 6,6

5 3 6 8 0 0 1 6 8 7 4 3 4 2o, 7 -2. J X -9,9 6,1 6,5
5 8 9 1 7 8 t 6 8 S 1 2 4 9,S -0. 1 X -/J,< 6,7 6,4
6 4 2 1 8 2 1 7 8 4 1 5 0 9.燎 小,린 를 -JJ, / 73 6,8

757 162 1873 989 17.9 5 .燎 린 -/<,J 8.6 7,0

78 6 99 2 1 86 8 855 3.9 .o,J f -JJ. ? 8,9 7.膽
聾08 3 4 9 1 7 3 0 9 5 9 2,7 -7.4 x -/4. o 9o 6 f

836 94 0 1 651 94 6 3.5 -4,6 X -/J. 7 9,s 6f
8 4 2 2 8 5 1 6 0 3 6 7 6 0,燎 -2.9 788.4 -/2.燎 9,5 6,0
8 4 2 5 0 4 1 5 9 2 611 0.燎 -o. 7 피릿를,燎 -;7,9 9f 5J)

1 0 6 8 63 9 1 69 3 685 26,출 6.3 192,9 -9. / 12,1 6,3
1 0 6 3 2 3 7 1 6 7 2 2 1 8 -0,5 -1,3 194,3 -7.를 12,1 6,2

1 0 2 8 751 1 6 0 9 520 .3,1 .3,7 131.3 -6.를 11,7 6,0

1 0 4 8 5 2 7 1 5 9 8 9 5 9 1,9 -o, 7 pJ,J -5. 2 l l,출 6,o

1 0 3 0 7 1 9 1 6 1 8 2 8 0 .1,7 1,2 74,9 치.o 11,7 6,0

1 0 3 7 7 0 9 1 7 3 1 2 1 8 0,7 7.燎 < / 피 -J, o 11,8 6,5

1 3 4 3 4 4 9 1 8 7 5 0 7 7 29,5 8.3 77,4 0,1 17.0 (18,5) 6,9

1 2 9 0 3 7 5 1 8 6 3 4 3 6 -4.린 -o. < 64.0 .0,3 16,4 (17,8) 6,8
1 2 2 0 1 3 8 1 7 6 7 8 5 6 -5, < -J, / fo. p 2.J 15,5 (16,8) 6.5
1 1 9 5 9 6 2 1 7 4 7 1 0 5 -2. 燎 -/,2 42, 9 5.曆 15,2 (16,5) 6,4
1 1 4 9 1 4 0 1 7 0 4 4 4 2 .J, 9 -2. < J6. 4 6.J 14,6 (15.8) 6,1
1 1 2 3 2 0 2 1 7 1 5 4 9 5 -2.3 출.6 33,3 7.7 14,2 (15,5) 6,3
1 188 234 1 8 2 7 7 1 2 5,8 <.5 //, 2 7.9 15,1 (163) 6.7
1 16 8 7 3 2 1 821 6 3 4 -1,6 -o, J 9,9 8,릿 14,8 (16,1) 6,7

1 110751 1 7 8 3 6 2 3 -5,0 -3, 1 S,燎 /o.를 14,1 6,5

1 09 7 45 2 1 830 364 .1,2 2,崙 ( 7 14,5 13,9 6,7

1 08 6 464 1 884 6 2 9 .1,0 3,燎 J ,f ;<.5 13,8 6,9

1 10 07 4 9 2 0 2 5 4 6 8 1.3 7,5 6.1 ; 7.o l3.9 7,4

1 194 365 2 2 5 7 0 2 8 8,5 11,4 .11,1 2o.4 16.4 8,1

1 1 8 0 6 8 0 2 2 8 7 9 4 1 -/./ /.( -8. 5 2J.s l 6 2 83

1 ) 4 0 5 5 9 2 2 2 3 3 8 6 -3.d -2,를 -<, 5 2J.燎 15,7 8;雌

1 1 1 7 8 8 3 2 1 9 6 7 4 3 -2, o -2, 2 .<. J 2J. 7 15,4 7,9
1 0 9 6 5 8 0 2 1 4 7 9 3 6 ./,피 -2. 2 -피,를 26.母 15,1 7,8
1 0 9 9 6 9 6 2 1 6 6 2 0 6 燎.J o,p -2. / 26. 3 15,1 7,8
1 1 6 6 5 2 0 2 3 2 5 5 4 7 6,1 7,4 -7.를 27. 2 16,0 8,4

1 17 4 72 1 2 3 1 4 9 2 7 0.7 -0,5 燎.J 27,1 16,2 8,4

1)Arbeitslosc je 100 abMngige Bvile Erwcrbspcrsonen (sozialvcrsichcningspnichlig Bcschifliglc, gcrnigfugig Bcschanigtc,
Bcamte, Arbcitslosc).

2)Dcr Arbcitsloscnquotc licgcn bia Dczcmber 1992 die arbcitsorlbczogcne" Ergebnissc der Bcnifsiaiigencrhcbungen, (tlr 1993 dic wohn-
ortbczogcncn Ergcbnissc der Beschtfligtcneihebung vom 30.6.92 zugrundc. Dic Rlr Vcrglcichszwcckc umgcrcchnctcn Quotcn sind in

Klam mcm gcsctzt.

a)Bcrcchnung dcs Statistischen Bundesaintcs.

Quelle: Bundcsanstalt dlr Arb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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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 6 ? 燎

2 ErwerbstStigkeit
2.3 Arbeitsmarkt

2.3.1 Arbeitslose und Arbeitslosenquote am Monalseiide
2J.1.2 F r a u e n

.Arb디凉osc Arbcilslosenquote 1'
Frdhcrcs Frllhcrcs

Zcitr*um

gcbict I Bcilm-Osl
Bundcs-

icbict | Bcrlin-Ost L S n d c r u n d

vcrlndcning gc綠n출47 Bcrlm-0-it 2) | gcbiet
An z a hl V o r m o n a t Voqahrcszcitraum

Prozcnt

l98를 豫 9 6 7 9 7 8 X -7.2 X 9,4

l 9 9 o D 127071 )) 9 1 5 4 0 4 x -5.4 를,4

l 9 9 l D 5 2 9 9 6 1 317.1 -13.5 7 ,출
l 9 9 2 D 7 4 1 1 4 5 825 531 U 39,8 4,3 ;l: 7f

l 9 9 o 2 9 1 0 8 1 -2.5 f -/o,6 6,8 7,7
3 2 1 5 1 8 -/.2 r -; 4 .J 7,5 7,6

838 336 9.4 1.5 린 -/4.a

8 3 6 145 18.9

8 2 6 0 5 6 10.5

3 5 1 7 7 9 8 2 7,7

l99 l 4 1 4 9 5 0 852 808 18.0 /.7 x -;5.8 9,6 7,6

4 3 0 4 4 6 8 2 7 8 8 7 3,7 -2.9 f -/6. 9 10,0 7,4
4 4 6 5 2 3 7 9 2 701 3.7 .f.J f -/ 7.4 10,4 7,0

4 6 9 1 2 9 780 931 5.; .1,5 X -J6,7 10,9 6,9
4 7 6 8 1 9 761 54 3 1,6 .2,5 X -7J. 9 11,1 6,8
4 8 2 3 9 2 757 665 1,2 .0.5 597.1 -/<. o 11,2 6,7
6 2 5 4 출3 8 0 9 0 5 5 29.7 린.曆 를피조.를 -J3.3 l 4 f 7 J
6 3 0 5 4 5 80 2 186 0.曆 -0,8 22S.출 -//, 7 14,6 7.1
6 1 7 4 9 2 770 960 -3.1 -3,9 152,2 -/o. 7 1 4 3 6,9

6 4 1 3 6 6 7 6 5 104 3.9 -0.8 130.3 -8, 5 14,9 6,8
6 3 1 1 3 2 7 6 6 4 1 0 .1.6 雌,2 9<. 2 -7. 2 14,6 6,8

6 3 4 7 1 0 787 672 0,6 2.8 <o. < .a. 燎 14,7 7,0

l 9 9 2 8 2 7 7 출료 출24 4 9 o Jo. 4 <,7 9?.5 -J. J 21,8 (23,6) 7 J

7 9 5 7 0 3 8 1 3 19 2 -J. 9 -/.4 84. 9 -;.燎 21,0 (22,7) 7.l

7 6 0 5 9 9 7 9 3 3 4 2 -4. 4 -2, f 70. 3 0,1 20,1 (21,7) 6.9

7 5 2 5 5 3 8 0 1 5 4 6 -;, / 1,0 60.4 2.6 19,9 (21.5) 7,o

7 2 6 0 7 0 7 8 5 9 8 3 .J. 5 -/. 9 J2,J J.2 19,2 (20,7) 6,8

7 1 4 8 7 4 7 9 4 1 1 4 -1,5 1.0 <s.J 4.s 18,9 (20,4) 6 ,출
7 5 9 9 4 9 8 5 3 0 1 0 6,3 7,4 21.5 5.4 20,1 (21,7) 7,4
7 5 3 2 2 3 8 5 1 9 7 7 -o, p -o. / /9.f 피.2 19,9 (21,5) 7,4

7 1 8 7 4 9 8 3 0 9 0 7 .피,를 -2. J ;a. 4 7.8 19,0 7f
7 1 2 5 2 5 8 5 0 1 4 0 .o. 9 2.3 11,1 /;. / 18,8 7,4

7 0 2 5 9 6 8 6 5 7 0 8 -/,피 /,曆 //,3 /J,o 18.5 7,5
7 0 3 5 1 3 8 9 6 2 6 3 0.1 J.5 ;o.를 /J.燎 18,6 7,8

l 9 9 3 7 4 3 0 4 2 9 6 0 9 5 7 5.6 7.2 .10.2 /<.6 2 l J 8 2

7 2 9 8 8 0 9 6 2 3 6 7 -/.燎 o./ -s. z /s.3 2o,8 8 2

7 0 7 5 4 5 9 4 9 9 4 9 -J. / -<,3 -7.o J9.7 20,2 8,1
7 0 5 9 5 6 9 6 3 8 1 4 -0. 3 1,5 -<. 2 2o. 2 2 o J 8 f

7 0 0 0 6 6 9 4 9 6 8 9 .o.출 -/,5 -i. < 2o.를 2o,o 8,l

7 0 7 9 5 5 9 6 1 7 2 8 1.1 1,3 -;,o 2;,J 2 0 U 8 U
7 5 1 6 8 4 1 0 3 6 2 1 4 曆.2 7.7 -;, / 2/.5 2 l,5 8,8

7 6 0 6 6 9 1 0 3 2 4 3 4 /.2 -燎.피 /.燎 2;. 2 2 l,7 8,8

I)Aiteitslotc je 100 ibhingige zivile Erwerbspcrsonen (soziilversicherungspaichlig Beschiltigte, geringnigig Besch1f)ig1c,

Be*m1e, Arbeitslosc).

2)Dcr Arbcitsloscnquotc licgcn bis Dczcmbcr 1992 die arbcitsoitbczogcncn Ergcbnissc dcr Bcmfsiatigcncrhcbungcn, nir 1993 dic wohn-

otlbczogencn Ergcbnissc dcr Bcschiniglcncrhcbuiig vain 30 6 92 zugrunde. Dic Rlr Verglcichszweckc umgcrcchnelcn Quotcn sind in
Klammcni gcsctzt.

))Berechnung des Statistischen Bundcsamtcs

Quclle: Bundcsansttlt (tlr Arb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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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m m e r 6 9

2 Erwerbstatigkeit
2.3 Arbeitsmarkt

2.3.2 Arbeitsmarktpolitiscbe MaDnahmen

N c u c FrUhercs | Ncuc | FrUhcrcs | Ncuc Frdhcrcs Frllhcrcs

L a n d c r u n d Bundcs- | Linder und | Bundcs- | Ltlndcr und B u n d e s - LSndcr und | Bundcs-
Zeitraum Bcrlin-Ost Berlin-Ost | gebict | Bcrlin-Ost Bcrlin-Ost | gcbiet

Vcranderung gegcnOber Verinderung gegcnObcr

A n z a h l V o r m o n a t A n z a h l V o n n o n a t

P r o z e n t P r o z c n t

Kunarbeiter (Monatsmitte) Beschaftigte in A B M 1) am Monatsende

1 9 9 0 O k t 8 4 1 7 84 261 97,2 -/,2

r
14 5 4 5 8 3 3 3 2 72.s -/, /

2 0 3 1 6 8 0 164 J9, 7 -z,燎

19 91 J a n 3 4 4 0 9 7 6 9 5 9 69. 4 -4, o

%
4 6 9 6 7 7 7 3 9 9 J6.5 o,6

6 2 5 4 9 7 9 5 3 3 5J.2 2,s

1 70 3 7 8 2 39 4 0 4 -1,4

1 7 0 9 8 9 9 4 8 8 6 6

1 7 9 4 0 3 2 5 0 4 7 1

1 8 4 0 6 3 9 9 2 6 4 6

1 9 4 7 0 5 9 131 0 1 4

1 9 8 9 8 1 5 1 3 9 0 2 0

Apr 2 0 1 8 9 0 7 1 4 5 0 7 7

o.4

22,2

24,o

4.9 3,3

2.6

5,s

s3, 6

47,4

2.2 6.1

1.5 4.4 84 8 8 2 8 3 3 5 5 55, 7 4,8

M a i 1 9 6 8 4 7 7 111 0 0 6 -2,5 -23.5 1 1 3 5 9 9 8 4 9 6 9 J3.8 7,9

J u n 1 8 9 8 9 3 7 1 6 2 5 3 ) -J. J 4<. 4 1 4 8 2 3 5 8 5 2 8 7 3o.5 o,4

Jul 1 6 1 0 7 7 5 146 20 5 .15,2 -;o. 燎 2 0 9 9 0 7 8 5 8 8 7 4/,6 o,7

A u g 1 4 4 8 84 7 129 554 -10.1 -//,4 2 6 1 8 0 4 8 6 1 2 8 24, 7 o,5

scp 1 333 3 6 2 132 6 2 5 -8,0 3 1 3 0 2 9 8 5 7 1 7 /9,6 -o, 5

o 狀 1 199 87 5 173 136 -70,0 Jo,5 3 4 8 3 6 4 84 5 8 2 / J,3 -/,3

7 1 103 44 9 203 907 -S.0 /7.5 37 1 0 5 5 8 4 7 2 4 6.5 0,2

1 034 543 173 382 .6.2 -15,0 3 8 9 8 6 1 8 1 8 0 3 5,1 -3.4

1 9 9 2 J a n 5 2 0 5 9 1 2 1 4 3 7 6 -49. 7 3 9 4 0 8 3 7 9 3 2 1 /,/ -3,0

9

2,4

2J, 6

5 1 8 8 4 9 2 4 8 7 1 2 -o. 5 /<,o 3 9 9 5 6 1 7 9 9 1 6 /,피 燎,曆

4 9 3 9 4 0 2 6 6 0 2 1 -4,8 7,0 4 0 1 4 7 1 7 9 5 8 5 0,5 -0,4

Apr 4 6 6 2 6 3 2 4 7 1 7 8 -5, 6 -7, y 4 0 4 4 6 0 8 1 9 9 6 o ,7 J,o

M a i 4 3 6 5 3 3 2 4 6 0 1 7 -6. 4 -o. 5 4 0 4 8 5 3 8 0 4 6 0 0,1 -1,9

J u n 4 1 7 3 8 3 2 2 8 9 5 6 -4, 4 -6, 9 4 0 1 8 8 0 8 0 5 0 1 -0, 7 0,1

Jul 3 3 7 7 5 8 1 5 8 5 1 4 -/9. / -3o, 曆 3 8 8 6 9 2 8 0 1 5 7 -5, 3 -o, 4

A u惡 2 8 7 1 5 0 1 2 7 9 3 1 -/5, o -7?,3 3 8 1 4 2 9 7 8 1 5 2 -/,9 -2, 5

scp 2 5 1 4 7 6 2 0 4 4 7 3 -/2,4 59,8 -/, 7 -7,63 7 4 9 0 2 7 6 8 9 9

o k t 2 4 0 0 1 7 3 2 6 6 2 5 -4, 6 J9, 7 3 6 9 7 0 1 7 4 5 3 7 -/,4 -3, /

s
2 3 6 5 7 1 4 7 7 8 4 5 -/, 4 46, J 3 6 3 3 4 8 7 1 3 5 7 -/, 7 -4, 5

2 3 3 4 3 1 6 4 9 5 8 3 -/,5 55,9 3 5 4 7 1 7 6 7 5 0 8 -2, 4 -5, 4

1 9 9 3 J a n 21 4 4 8 7 8 5 6 7 9 9 -8.1 5/, 9 3 2 5 5 1 0 6 3 4 4 4 -s, 2 -<. o

票
2 3 4 9 3 4 1 0 4 1 6 5 2 9.5 21,6 3 1 4 5 7 4 6 1 14 6 -3, 4 -5, 6

2 4 6 0 0 6 1 0 6 1 4 9 4 4.7 1,9 3 0 2 2 5 7 5 8 5 9 7 -3, 9 -4, 2

Apr 2 3 1 1 4 6 1 0 4 2 5 2 2 -6, o -/,5 2 8 2 6 3 3 5 4 2 2 7 -6. 5 -7.5

M a i 2 1 5 0 6 4 9 3 8 6 5 3 -7.0 -10,0 2 6 8 4 2 7 4 9 8 3 0 -5, o -8, /

J u n 2 0 0 6 0 1 8 9 7 1 9 1 -6, 7 -4, 4 2 5 1 9 0 2 4 5 9 4 9 -6, 2 -7,燎

Jul 155 331 525 0 8 2 -22,6 -4/,J 223 2 2 7 4 3 98 5 -11.4 -4, J

A u g 143 2 9 9 39 7 59 9 -7,7 -24, J 2 0 9 6 9 6 4 1 86 9 -6.1 -4, 8

1)BeschaRigte in MaCnahmen zur Arbeitsbeschaflung.

Quelle: Bundesanstalt filr Arbcit

. 7 8 8 .



Deutscher Bundestag - 12.Wah1periode D r u c k s a c h e 1 2 / 6 8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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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m m e r 7 0

2 Erwerbstatigkeit
2.3 Ar be it sm ar kt

2.3.2 Arbeitsmarktpolitische Ma O n ah m e n

Frtlhercs | Neue Fruhercs Frllhcres FrUhercs

L a n d c r u n d Bundcs- | Linder und | Bundcs- La nd er u n d Bundcs- | Lander und | Bundcs-
Zcilraum | Berlin-Ost Berlin-Ost | gebiet Bcrlin-Ost Berlin-Ost | gebiet

Verinderung gegenOber VcrBndcrung gcgcnOber
Anzahl V o r m o n a t A n z a h l V o r m o n a t

P r o z e n l Prozcn t

Teilnehmer an MaOn ahme n der Weiterhildung 1) Personen im vorgezogenen Ruhesland 2)

l9 9 l 6 2 6 3 5

3 6 7 9 6 713 8 2 0 0 6 2 4 7 o -o. 3

167 8 0 0 3 7 7 147 6 l 3 7 o -/,8

2 1 0 4 0 0 3 7 3 8 3 5 6 l 7 9 3 o,7

6 l 7 2 9 1,8 -0.1

6 l 7 2 8 0,5 -0,0

6 3 4 2 4 6.5 2,7

3 2 4 1 0 0 3 3 1 9 7 1 6 4 2 9 4 4,1 1,4

6 4 l 7 9 1,2 -0,2

3 8 2 9 0 0 3 6 2 8 6 4 6 5 5 8 9

2 7 2 4 0 0 3 7 4 6 7 3

8.7 1.1

3 1 3 2 0 0 3 5 2 6 6 2

-/,2

2,5

2,5

25.4 -0,9

/J. 6

2/,4

/4,o

/J, o

J ,5

o,4

-o, 2

-J, 9

-5. 9

8.1 4,3

9,2 4.8

7,2 4,0 6 5 8 9 2 2,8 o ,5

4 3 5 2 0 0 3 8 5 6 6 3 6,0 2,2 6 5 7 8 8 2,7 -0,2

l 9 9 2 4 3 8 0 0 0 3 7 2 6 5 4 0,6 -3, 4 771 6 4 5 69 58 4 17,3 5,8

4 7 0 9 0 0 3 7 9 1 8 2 7,5 1,8 7 7 9 8 3 7 7 2 5 7 6 /,/ 4.3

4 9 6 9 0 0 3 8 7 1 3 0 5,5 2,1 7 8 3 9 3 5 7 4 0 8 4 燎,5 2,/

50-7 3 0 0 3 8 3 8 0 9 .7 -o. 9 7 8 0 5 3 4 7 7 o 4 9 -o, 4 4,o

5 1 0 3 0 0 3 8 3 50 1

3) 49 9 4 9 8

5 0 8 3 6 5

5 1 0 7 3 4

5 4 4 0 4 7

5 6 6 4 7 7

5 7 3 2 5 5

6 2 2 8 6 8

6 4 0 6 0 6

3 5 8 9 7 2

4 1 0 4 0 0 3 7 7 3 4 9

2 3 9 0 0 0 3 7 5 3 8 4

.

3 5 0 5 0 0 3 4 6 3 4 4

6 5 7 9 1 4

0,6 -0. 1 7 7 9 8 5 6 7 8 5 8 5 -o, / 2.o

5 0 9 3 0 0 3 8 0 5 3 2 -o. 2 -o, s 7 8 0 3 9 6 7 9 4 2 7 O J 1,1

5 0 3 7 0 0 3 5 6 3 7 8 -/. / -<. 5 8 3 3 7 1 8 8 3 3 7 6 6.8 5,0

4 9 3 9 0 0 3 3 5 2 8 9 -/, 9 -J, 9 8 3 7 4 6 3 8 4 8 l 6 0.4 1,7

4 9 0 6 0 0 3 5 2 7 1 2 -0, 7 5,2 8 3 5 3 9 6 85 411 -0,2 o,7

4 9 9 2 0 0 3 6 5 3 0 0 1,8 3,6 8 3 7 3 1 7 9 o 7 6 o 0,2 6,3

4 9 4 6 0 0 3 7 7 4 6 6 -0.9 3,3 8 3 5 9 9 0 9 3 9 6 2 -o, 2 5,5

4 7 9 6 0 0 3 9 7 0 4 0 -3.0 5,2 8 3 4 4 7 9 9 6 o 3 7 -0, 2 2,2

l 9 9 3 4 1 9 6 3 1 3 8 3 6 0 4 -72,5 -5, 4 8 9 2 9 7 2 1 0 5 0 6 6 7,0 9,4

4 1 9 8 3 4 3 7 7 9 7 2 0,0 -1,5 8 9 6 7 5 1 1 0 9 8 8 5 0,4 4,6

4 3 1 9 5 2 3 7 9 9 2 9 2.9 0.5 8 8 9 6 5 2 1 1 7 7 0 9 .0.8 7,1

4 3 2 6 9 1 3 7 0 2 0 5 0,2 -2.6 8 7 7 6 7 8 1 2 3 7 7 8 -1.3 5,2

4 2 7 7 9 8 3 6 3 8 2 5 -/, / -/, 7 8 6 6 5 2 9 1 2 6 8 6 9 -/, 3 2,5

4 1 0 5 2 4 3 5 3 5 3 7 -4, o -2, s 8 5 6 7 7 8 1 2 9 3 5 9 -/,/ 2,0

3 7 8 5 9 2 3 2 5 8 1 5 -7,8 -7.8 8 4 7 5 7 7 1 3 2 5 6 8 -/,/ 2,5

3 4 3 9 5 9 3 0 6 9 9 6 -9, / -5, 8 8 4 0 0 3 2 -o, 9

1)Teilnchmcr an MaCnahmen zur berudichen Fortbildung, Umschulung und Einarbcitung.

2)Empf&ngcr von Vomihcstandsgcld (am Monatsende) und Alterstlbergangsgeld (Monatsmitte).
3)Bis 31.3.1991 tratcn 382 339 Personen in den vorgezogenen Ruhestand.

Quellc: Bundcsanstall nir Arb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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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rwerbstatigkeit
2.3 A r b e i t s m a r k t

2.3.3 Arbeitslose a m M o n a t s e n d e n a c h L S n d e m

1 0 0 0 P e r s o n e n

1 9 9 0 O k t 85,3 77,5 l36,l 93,4 9 l,4 s3.o

N o v 92,8 84,l l 5 l J lol ,6 9 9 2 6 o 3
D e z lo l,l 89,6 l64,4 l l3,4 lo6,9 66,{t

199 1 Ja n l l 5 3 ll2.l 2oo,l l3o,5 l 2 7 3 7 l.9

Fc b l2o,8 ll6,7 2o4,8 l39,l l3 l 3 7 4 J

M r z l33,o 7 6 J

奈 l36,ol28,8 79.4

l 3 o J l35,8 8o.o

J u n l3 o 2 l36,5 8 l,4
Jul l65,l l74,3 99,7

l66,9 l7l,o lol ,o

l59,8 l 6 4 3 99.7

l62 3 l67,o loo,o

言
l58.8 l63,襲 9 8 J

l6l .9 l65,5 99,o

l 9 9 2

A u g

Ja n 2o6.l 225,9

l2o,5

l24f

l24,l

l22.7

l43,6

l42,7

l37.5

l39.8

l4o,o

l4l,7

185,9 ll7.4

F e b l99,4 l79,8 2l6,4 lll,8

M r z l89,4 l73,s 2o2,o lo4,4

l 8 4 2 l72,o l 9 6 4 lo l,6

l79.o l63,7 l86,o 97,9

J u n

scp

Apr

l76,l l58.5

2lo,6

2 l8,5

2 l8,5

2l4,9

2 8 8 f

285,8

l24,4 l43,7

l5o,l

l53.8

l56,8

l97,7

l95.9

2 7 4 f l9 3 2

o k t 2 8 2 J l97.o

276, l l94,6

276,8 l92,8

367,7 24o,6

348,5 2 3 4 z

328.4 222,4

32o.5 22l.2

M a i 3o7,l 2l5,s

3 o o 3 2 l l 9 l8l ,o 95,5

Jul l 8 4 2 l64,7 325.9 l96.o 9 6 E

Au g l8 lJ l6l3

22 l.o

318,5 2 l8,9 l 9 4 z 9 4 3

scp l73,3 l5o,4 3o2,6 2 l l,4 l84,o 89,l

o k t l73.9 l49,7 298,9 2o7,6 l8o,l 87,3

및 l72,9 l5l J 293.9 2o4.7 l77.o 86,7

l75.o l52,9 295,o 2 o 7 3 lft29 88,6

1 9 9 3 J a n 186,4 l64,7 3 2 o J 229,4 2oo,l 9 3 f

%
l82.8 l 6 l 3 3 l8,4 227,l l98,4 92,7

l78,5 l5s,9 3o9,7 2l9,8 l9o,4 8 6 J

Apr l77,5 l53 J 3ol ,9 2l7,7 l85,l 8 2 2

M t i l73,5 l48,l 298,l 2 l5,o l8 3 2 78,8

J u n l 7 7 4 l 4 s 7 298,l 2l7.5 l82,6 7s!.s

Jul l8 53 l5o,6 322,o 23o,4 l96.4 8 l,7

A u g t8 53 l49.8 328,o 23o,9 l99,l 8 l f

Qucllc: Bundcsanstalt (ilr Arb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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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rwerbstatigkeit
2.3 A r b e i t s m a r k t

23.4 Arbeitslosenquote *) nach LSndern

l 9 9 o 6 2 7,5 5J 6 J

.

5,8 7,6

6,8 8 J 5,8 6 2 6.8 8 ,4

7,4 8,7 6 2 7,o 7 3 9.3

l9 9l 8,4 lo,9 7,6 8,l 8.7 lo,l

8.8 l l 3 7 .8 8,6 9,o lo,4

찰.l tt,7 8,o 8,9 9,l lo,7

9,4 l2,l 83 9 3 9 3 tl.l

雲,5 l2,l 82 9 f 9 3 l l 2

9,s ll,9 8,) 9,7 9 g l l 4

l2.l l3,9 lo,9 l 2 2 l2,o l4.o

l 2 J l3,9 lo,8 l2,l ll,7 l4,)

ll.7 l3 4 lo.4 l2,o ll 3 l4,o

ll.9 l3.6 to,7 l 2 J ll,s l4,o

ll,6 l3,6 lo,5 l2,o l t 2 l3,7

l).8 l3,8 lo,5 ll,雲 ll g l3,9

l 9 9 2 l6,8 l9,o l5.8 l6.9 l8,o l 7 f

l 6 3 l8.4 l5,o l6,4 l 7 3 l6,4

l5,4 l7,7 l4,l l5,6 l6,l l 5 3

l5,o l7,6 l3,8 l 5 z l5,7 l4,9

l4,를 l 6 7 l 3 l l5,l l4,f( l4,3

l4,4 l 6 2 l2 9 l4,9 l 4 9 l4,o

l5,o l6,tt l4.o l s z ls,6 l4,l

l4,7 l6,6 l3,7 l5,4 l 5 z l3,8

l4,l l5.4 l3,o l4,8 l4.7 l3,o

l4,l l5,4 l2,9 l4,6 l4,4 l2,8

l4,o ls,5 l2,7 l4,4 l4,l l2,7

l 4 J l5.7 l2,7 l 4 f l 4 2 l3,o

l99 3 l5,8 l9,o l5,l l 7 f l 6 s l5.4

l5,5 l毒,출 ls,駱 l7,4 l6,8 l5 J

l5,l l8,o l4,6 l6,8 l6.l l 4 J

l5,o l7,7 l4J l 6 f l5,6 l3,6

l4,7 l7,l l4,o l6.4 l 5 z l3,o

l5,o l6,8 l4,o l6,6 ls,4 l3,o

l5,7 l7,4 )5f l7,6 l6,6 l3,5

l5.7 l 7 3 l5,4 l7,7 l6,6 l3,5

*)Aibeiblowje 100 abhingigc zivile Erwcibspcrsoncn. Dcr Arbcitsloscnquole liegcn bis Dczcmbcr 1992 die arbeitsoitbezogcnen Ergeb-
nisse der BenifsUtigenerhebungen, 諒行1993 die wohnorlbczogcncn Ergcbnissc dcr Bcschaftigtencthcbung vom 30.6.1992 zugnindc.

Qucllc: Bundcsanstalt ftlr Arb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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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m m e r 7 3

3 Preise

3.1 Indizes der Erzeugerpreise

3.1.1 Gewerbliche Produkte (Inlandsabsatz)

N c u c F린 h c 7 . N c u c Fi" "c res N e u T Frdhercs

L a n d c r u n d Bundcsgeblct U n d c r u n d Bundesgebiet | Linder u n d Bundcsgcbict
Zcitrau m Bcrlin-Ost Bcrlin-Ost Bcrl in- Ost

Verlndcmng gcgcnObcr
V o r m o n a t voriahreszeitnium

- l o o Prozent

l 9 9 l D 2,4

o,9 /,4

2,o

/,8

/,J

2,3

2,2

;.8

2,2
M a i 2,2

2,J

-7, 7 j,3

o.o

l99 l

2,7

6 3 2

63,8

62,9

6 2 ,5

62, l

63,3

6 3 ,4

6 3 2

6 3 J

63.l

63,o

63, l

6 3 ,l

6 3 J o,6 2,6

6 3 2 廢,를 2.J

6 3 J /,/ 2,5

D e z 63, l /,를 2,崙

63,4 o,2 /,6

63,5 o,2 2,출

6 3 ,8 o,參 2.5

Apr

1 9 9 2 J a n

M r z

J a n

Jul

J u n

l 9 9 2 D

F c b

lo3,4

104,8

lo2,l

lol ,8

lo l.5

lo2,4

lo2.3

lo2,o

lo2,9

lo3,o

lo3,l

lo4,o

lo4,o

lo43

lo4,4

l o 4 3

lo4.l

lo4,o

l o 4 3

lo4,6

63.9 lo4,9 7,/ /,9
M a i 2 .燎

J u n 63.it 2,o
Jul

1 9 9 0 O k t o.2 燎,피
N o v -o, 6 .o, 3

D e z -o, 6 -o. 3

/,9 o,9

o,2 -o, /
M r z -o. 5 .o.J

Apr o,o o.9

-o, 2 o,/

-o, 2 o,/

o.2 o,9

A u g o.o o,o

sep o.2 o,3
o k t o.2 o ./

N o v -o. 2 -o, 7

-o. 2 .o. 2

o.5 -o. /

F e b o,2 o.5

린.5 o.3

o,2 o,3

63,8 Io5, l -o. 2 o .2 /,/

l o 5 2 燎,燎 o./ /,5

63,9 lo5,l o,2 -o, / 7,5 /,/

A u g 63,9 lo5,l o.o /./

scp o,를
o k t 6 4 ,o

o,o

o,o

lo4,9 -o. 2 燎,5
N o v 64,o -o. / o,5
D c z lo4,6 -o, 2 -o. 2 燎,5

1 9 9 3 J a n

/.5

lo5, l

6 4 .o lo4,8 o.2 o,曆

64,o

63 ,9

9 6 4 ,l o,5

6 4 3

o.2

o.燎

lo4,9

/,3

/,/

7,3

/,3

燎,9

o,9

曆.2 o./ o,8 o,J

Apr 64,4

lo4,8

lo4,8

o.o

lo5.o

o.2 o.o

o,2

o.2

o,/ o,를 o,;
M a i 64 ,4 lo4,8 o.o -o. 2 o,9 -o. 5
J u n 6 4 ,4 lo4,8 o.o o.o o,9 -o. 4
Jul 6 4 ,4 lo4,9 o,燎 o./ o,8 -o, 2

Quelle: Statistischcs Bundc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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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m m e r 7 4

3 Preise

3.1 Indizes der Erzeugerpreise

3.1.2 Landwirtschaftliche Produkte *)

Frflheres Friihcrcs Frllhercs

L a n d e r u n d Bundesgebict L a n d c r u n d Bundcsgebict L f n d c r u n d Bundesgebiet
Zcit raum Bcrlin-Ost Bcrlin-Ost Be친i라-ost

Vcrtndcrung gcg示沿c7
V o r m o n a t Vorjahrcszeitraum

= l o o Prozcnt

l 9 9 l D -o, 6

J ,4 -2,J

33 ,9 o.9 .2.s -//,s

33,7 .o, 6 o.6 -/o, o

D c z o .J o ,9 -5, 6

o .5 .o. 4 -5, 2

F c b ;,2 3 .; -2, 7

33,9

3 4 3

M 34,6 o.9 o,3 -J, /

Apr 3s,o /,2 .o. 5 -4, /

M a i 35,l o,3 ;,s -2, 8

35,6 /,4 -o, 5 -J, J

Jul 3 5 3 -o, 8 -/,5 -o, 3 -<, 2

35,l -o. 曆 o ,2 3,5

l 9 9 l

33,8

A만惡

l 9 9 2 D

1 9 9 0 O k i

J u n

94 ,l

9 l.9

9o,7

9 l 2

9 2 ,o

9 l,6

94,4

94,7

9 4 2

95.9

95,4

94,o

9 4 2 -o, ;

sep 35.9 96,o 2.5 /,9 <,8 2,9

o 流 3 6 f 9 5 f o,8 .o, 燎 6 ,燎 5,燎

N o v 36,8 9 7 3 /,7 2,2 괴,2 崙,7

35,4

J a n

N o v

36.6

D c z 37,o 97,9 o,5 o.6 9,5 6,4

1 9 9 2 Ja n 37.6 98,o /,6 o./ 7o,9 7,o

F c b 37,9 98,l o,8 o,/ /o,5 5,9

M r z 3 8 3 97,9 /,/ -o. 2 /o, 7 3,4

Apr 38.l 9 7 3 -o,5 -o.崙 曆.릿 J,3

M a i 38.l 96.7 o.o -o, 6 출,5 o,8

J u n 3ft,l 9 6 3 o,燎 -o, 4 7,燎 燎,9

Jul 37.o 93,7 -2, 9 -2, 7 4,s -o, 5

A u g 3 6 3 92,l -/,9 -/, 7 ,4 -2, 2

sep 36,4 9 l.o o.3 -/,2 /,4 -5, 2

o k t 3s.8 8i!,9 -2. J -/, ; -6, 6

N o v 3 5 ,8 89,o -;:; o.; -2, 7 -8,5

D c z 3 5 2 87,l -/. 7 -2, / -4, 9 -//,o

1 9 9 3 Ja n 3 5 2 86,4 o .o -o. s -6, 4 -//,a

F c b 3 s ,3 87,o o .5 o.7 -6, p -//,5

M r z 36,o fl83 2 .o 7,5 -<, o -9, 8

Apr 35.8 8 7 2 -o. 6 -/, 2 -6.燎 -/o, 4

M a i 3 5 .7 t!6,4 -o. 5 -o. 9 -6. 3 -/o, 7

J u n 3 5 .4 8 6 s -o. s o./ -7. / -;o,2

*)O h n c Umsatz-(Mchrwer1-)steucr.

Quelle: Statistischcs Bunde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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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eise

3.2 Preisindex fur die Lebenshaltung
3.2.1 Alle A r b e i t n e h m e r h a u s h a l t e

FrOheres t린hc元 FrOhcrcs

L a n d c r u n d Bundcsgcbict L a n d c r u n d Bundcsgcbicl Landcr u n d Bundcsgc諒린
Zeitraum Berlin-Ost Bedin-Ost Bc H i n- O s t

1.7.1990 bis Vcrindc元리 tcnObcr

30.6.199 1 V o n n o n a t v irjahrcxzeitnuim
Prozcnt

l 9 9 l 蘿 lo8,3 llo,7 3,5

l 9 9 2 蘿 l2o,4 ll5,l //,z 4,燎

1 9 9 0 O k t 96,il lo8;2 /,< 린,7 j,3

N o v 96,6 J,燎

2,s

lo2.5 2,출

lo2,9 2,7

lo4, l 2.J

Apr lo5,l 2,를

M a i los,6 3,o

lo5.9 J.5

lo6,7 ;3,曆 피,피

lo6,8 /3, 7 4,/

scp lo7,l /2,4 린,릿

2/,2 5.3

ll8,o 22,2 피,피

Jul

9 7 J

o 料

ll8.o

J u n

2/,3

D e z

4,2

l 9 9 2

s

lo8.o

lo8,l

lo8.8

lo9,l

lo9,o

lo9,5

lo9,9

llo,5

lll,5

lll,5

lll,7

ll2,o

ll2 z

ll2,6

l l8,8 ll3,l /J,p 피.燎

ll 9 J ll3,8 /5,燎 4,J

ll9,8 ll4,2 /5. / 4,8

Apr l2o,o ll4,5 /4,2 피.를

l2o.6 tl5.o

1991 Jan

A抽蘿

J4,2

9

s

M a i

M r z

피,崙

J u n

-o, 2

o.7

J,J

燎,피

7,z

/,o

o,o

o,J

o,8

o,/

o,3

9.5

燎,<

o,燎

燎,7

o,3

o,5

o,2

燎,5

l2o,8 ll5;2 燎,2 /4, / 4,J

Jul l2o,7 ll 5 f -o, J /J,/ 5,5

A u g l2o,6 lI5,4 -o, / 5.5

-o, 2

o,/

o.6

o,3

-o, /

o,5

燎,피

o,5

o,9

曆,o

o,2

o,5

燎,피

燎,/

o.4

o,4

燎,피

燎.5

燎,피

燎,2

라o

o,2

lls.7 燎.5 5,<

o 撚 燎,3 3,7

@
o,2 t 燎,J ,7

o,/

ll 7 3

l 2 l o o,2 ,7

1 9 9 3 J a n 4,4

o,5

曆,7

l2o,8

l3o.l 4,2

o,3 4,2

로
l3o,8

ll 6 8

ll9,4

9

o,/

o,4

/출燎

scp /2, 7

2,G

2,童

曆.9

9,/

8,8

5 .燎 4,3

ll9,8 曆,J

5,o

4,7

J u n

ll9,o

l2o,7 燎,/

ll6,l

l2l,l ll6.7

l29,4 ll8,l /,/

ll8,6 o,4

l3o 3 o,2

燎,3

l3o,9 燎.7 o,3

l3 l.4 l2o,o 母,피 o,2 發,曆 4,2

Jul l3 l,4 l 2 o J o,o o.2 曆,9 4,J

Qucllc: Statistischcs Bunde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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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eise

3.2 Preisindex fur die Lebenshaltung

3.2.2 Ausgewahlte Haushaltseinkommensgruppen in den neuen LSndern und Berlin-Ost

4-Personcn-Arbcitnchmcrhausha1tc 4-Pcrsoncn-Arbeitnchmerhausha1te 호-Pcrsonen-Rentner-

mit h O h e r c m E i n k o m m c n 1' mit mittlcrcm Eink ommc n 2] haushaltc 3;
Zci tr au m 1.7.1990 - | Vcrinderunj senOber l.7.1990 - | Vcrindcnjng RCgcnObcr 1.7.1990 - 1 Vciindciung gcgenOber

30.6.1991 | Vomonat 30.6.1991 | Vormona 30.6.1991 | Vonnonat [ Vorjahres-
m o n a t

Prozcnt = l o o Prozcnt Prozent

19 90 O k t 9-1.2 1,6 96,9 1,6 96,2 /,/
N o v 97,0 .0.2 96,6 -o. 3 9 6 2 燎,o

D m 97,7 0.7 97,4 0.8 96,9 o,7

199 1 J a n lo23 4,7 lo2,5 J,2 lo2.5 J ,曆

票 lo2,8 o,J lo32 o,7

lo3.7 lo4,o /,2 lo4,l 曆,9

Apr lo4.8 l o s 2 /,2 los,l /,燎

lo5,4 lo5.7M a i

o,J

/,/

/./

o,6 o,J lo5,5 燎,피

J u n lo5,6 o,2 lo5,9

lo2,6

o,2 lo5,9 o,4

Jul lo6,5 o,9 73, 7 lo7,o /,o /4,J l o 6 J o,3 /2,o

A u g o,2 l o 6 z .蘿,燎 /2,<

를is
lo6,7

o,3 / ;,曆 lo6,4 린,2

lo7,l

lo7,4 7/,출

ll 6 3 /9,7 ll6,6 ll7,8 /o, 7 22,5

s ll6,9 o,5 ll 7 J 118,5 燎,曆 2J,2

o,o 79, 7 ll7 3 llttz 燎,燎 22,5

19 92 Jan ll7,9 ll9 f 燎,s

ll6,9

2o,5

J<.6

%
ll7,6

lo7,o

l l8.o

o,曆 /5,o

/3, 4

0,3 16,2

o,/

o,5

燎,6

曆,J

燎,7

출,7

/4,2

/2,를

2o,3

2/,J

2o,4

0,5 15,燎

燎,피

燎,5 燎,피

/f,2

/4,4 75, 7

o,2 /3,3 o,2 /4,8

M a i 0,4 13,3 119,8 燎,5 小린,5 0,5 15.0

J u n 13,3 120,0 o,/ 74,6

12.2 119,9 -o, / /4,2

0,0 12,0 119,8 피,y /4,/

ll9.5

Jul

燎,燎 11,7 119,9scp

Il9,6

o,/

ll8,9

/피,燎

o,3

o,2

o 撚 燎,/ 2.8 120,0

14,5 119,0

l l9,6 燎,괴 린,/

言

ll9,9

l2o,4

l2o,7

l2l3

l2l,4

l2l3

l2 l 2

l2l3

l2 l,5

0.3 2,6 120,4 l2l,7

/5,3燎,2

-o, /

-o, /

o,/

/2,/

/7,p

//,崙

燎,/ 2,9

0,3 2.7 蘿,2 2,7

l2o.l 燎,2 燎,/ 2,7 l2l,8 燎,7 2,曆

1 9 9 3 l a n 6,2 8,6 7,1 9,1

o,5

l3o,4

燎.9 128,6 曆.燎 l3 l,o 燎,피 릿,린

燎,2 8,2

15,0 118,4

ll8.7 o,曆

Apr 0,2 13,5 119,2

119,5 -O,/

ll9,4

A u g ll9,5

l l9,9

2.7 120,5

6,5 8.8 128,0l27,9

9 l3l,l 0,1 8.9

Apr

l28.5

燎,4 8,7 129,4l 2 9 J

燎,5

l3 l.7

l28,7

燎,5 9,/

0,2 8.4 128,8

M a i

燎,5 8,6

l29,3 燎,/ 8,3 129,6 燎,2 a ,2 l3 l,8 燎,/ 8 ,7

J u n l29,8 린.피 曆.5 130,출 0.3 8.3 l 3 2 g 燎,5 5.7

Jul l29.8 0,0 8,6 130,0 0,0 8,4 1323 -0,1 9,1

O Durchschnittlichc monatlichc Haushaltsausgabcn im Zcitrtum vom 1.7.1990 bis 30.6. 1991 in HOhe von 2 888 D M .

2)Durchschnittlichc monatlichc Haushaltsausgabcn im Zcitraum vom 1.7.1990 bis 30.6. 1991 in HOhc von 2 296 D M .

3)Durchschnittlichc monatlichc Haushaltsausgabcn im Zcitraum vo m 1.7.1990 bis 30.6. 1991 in H8hc von 1441 D M .

Quelle: Statistischcs Bundc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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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eise

3.3 Preisindizes fiir N e u b a u t e n in konventioneller Baiiart

FrOhcrcs FlOhercs

L S n d e r u n d U n d c r u n d Bundcsgcbict | U n d c r u n d Bundcsgcbict
Zcitraum Berlin-Ost Bcrlin-Ost Bcrlin-Ost

Verind可示 ig gcgendbcr
Votbcrichtsmonat Vorjahreszcitrtum

Prozcnl

w o h n g e b B u d e (Bauleistungen am Bauwerk)

;::l G l24 3 <.燎

l3l,3 ;;.o 5,6

1 9 9 0 N o v l l8,6 4.9 o.9 7.燎

l2o,5 J./ 7,< 燎.피

l 2 4 3 J.a J.2 7.o

9:l l25,8

l6 4 3

l82.4

l49.6

1991 F c b l57,3

M a i

l66,l 2.o /.: ;a,5 7.o

l26,5 2.출 燎,6 /4. 2 6 .7

l7 6 .8 l28,5 J.5 ;.6 ;2,4 a,<

l8l ,5 l3l,o 2.7 7.9 7/.4 5.4

l84,4 l32,7 ;,6 1.3 11,0 5,f

l86.8 l33,l 7.J o.J 9 .4 J .2

l6 2 ,9

M a i

1 9 9 2 F c b

1 9 9 3 F c b

I7o.8

9ll
l9 l,6 l35,4 2.6 ;,7 燎,피 5,4

M a i l94,9 l37,4 ;.7 7,5 7.4 4.9

를ewtrblicht Bttriebsgtbtude

;33:票
6 .2

피.麥;:3:8

ll9 f 雌.曆

l38,5 l2l,l 崙,2

l42,6 l24,l 6 .4

A u g l25,8 a .3

l26,5 5,9

l28,l 5,를

l3o.l 피.출

l65,5 l3l,8 피,曆

N o v l3 l.9 4,3

4.<

1991 F c b

s!

M a i

l45,l

l63,4 J2.를

1 9 9 0 N o v l34.5 /,/ o.9

J.o 7.l

M a i J.o 2.5

145,8 2.2 /.4 9.5

N o v l5 3 3 5./ 燎.6 ;4.o

l 9 9 2 l59,o J,7 /,터 小피,를

l 6 2 l 2.o ;.石 /J. 7

A u g 2.燎 /,3 /J.5

l67,o o,9 o,7 曆,릿

1 9 9 3 F c b l7o,8 l34,o 2.J 7,6 7.4

l72,7 l35,6 ;,; ;,2 를,5 4 ,2

S t r i B e n b a u

l 9 9 l 醫 ll5,4 l2l ,o 6 .9

l 9 9 2 D l24 ,6 l27,7 J,5

.o. 2 7.7

-o. / 6.6

,..J 7.o

!.9
7.2

< .8

2.s 6 .曆

/,/

;.6

J .2

;.:

o .79:l

2.s

l l9.8

ll l,8

5 .5

8 .燎

1 9 9 0 N o v

J.9

1.6 10.1

1,9 11.7

l24.5 -/. 6 o.9 J.J< .9

.o. 2 o .o 3 .59:l l28,9

7.;

19 9 2 F e b

4 .5

1991 F c b

l26.5

l25.3

lll.9 l l5,5

ll7,3

M B i l2l,o

l22,4

l23.l

l27.7

l l3,3

1 9 9 3 F c b

ll6.5

M a i

l3o.5

l2 3 .3

l28.9

4.2

l24,3

l26. l /.f /.2 2 .4

M a i l27.5 l3 l.6 /.; o.s o .s J ./

Quclle: Stalistisches Bundc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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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 i i i k o m m e n

4.1 Ergebnisse dcr Vnlttswirtschiiftlichen Gesanitrechnungen

를간Iher ci FrUhtrca Anlcil dcr

Litndct ii)(1 Ttiindcs- Ocutichland Bu nd ci - OcuLsi.hltiid 約를인를린

Zcitraum | Bcrlm-O.it Peiliii.O;! Llndc r lind

M f d U M 브cr.litdn u"挑料를를J5린2긴f보生 Bcilin-Ost 1)

P r w c n t

Vun Inlflndtm cmpfiingtnf Bi'ulioliihn- 1ind -gfh)1(,unui)t

l9 9l //.9
l 9 9 2 fz. 2

/o.f

iyyi i.H). /;.6

2.Hi. /3./

l y y 2

;'?3:

l5 5.9 1 155.5 1 .111.4 A- 7.9 .V

)<6 小 1 225,6 1 -)12.1 / ?.7 6.1 7.7

l撚핀 2.Hj. o & o s 7 ; 는 63s.4 .V -V -V

7(),.1 53 5,9 6u6,2 .V X X

85.6 f,\'l.'7 7 o 5 f 29.? H.3 10.5

K 4 c s&7 ,s 6si .7 i9.7 S.f 7.5 /f. 9

lo2,4 658.l 76o,s / 9.7 6.2 7.S /3.5

bn Inlind cntst"nJtnt Biutlolnhn- und -CfliBllsummf

l99l l4s,l //. l

/2.2

l99o 를.H i /o.o

1 W 1 l.Hj. lo. 9

2.H j 79.l

l7!,5

//,를

6 .6

6A,o

77.6 / /,雲

2.H;.

1 163.1 1 30)1.2 ,1, 7 .\-

l 9 9 2 l 3 고7 9 1 4 1 0 . 4 J.t:7 <.피 7.崙

572,7 A36.3 X X X

s38,4 6o4.4 .V X -V

s 4.7 703,7 -24, 3 9.1 1U.6

W l 1.11) 573.l 650.7 17.6 6.4 7.7

9 4 ,9 6 M . R 7sy,7 30.0 6,4 출.출 /T.f

VrrfOghtlM Etnkoninifil der |iriiiitrn H)uih)11e

l w l 1
:l:s l 65妙,료 1 844.3 .\ 1.1 X /o,J

호찰간고 ; ?.4

83.l .v t.5

l.Ht. -V O.J

를.Hi.

1

1 732-1 1 976.5 :A.. o S.O 7.2

l 9 y u 2 .11). 79 l,y R7It,0 -V A '

l99l 82,8 R05.1 Hx7,9 .>1 A '

lll.l 84 5,4 956.5 jJ. 7 6,8 9.S 11,6

l9 92 l.Hi. ll4,3 ?3s.3 952,s J<, o -I.I 7.3 t:.V

2 .Hi. l.ID.O K린4.() 1 024.(1 17.0 5.7 7,1 12.7

( l a i - U M K r . tinpftnernt liiufcnJr Otiritrogungtit

料 라 4ul ,5 d73.4친 딘 A ' A ' /5.;

l 9 y 2 린 .o 7..I / o.6 / 7.s

1990 1 H j .V X -\ X

lS91 1 H).

4fu. 7

l9피 .諒

l9 4 .4 ,\- .V X /f. 5

2.H J .<a ,8 X f.U X

52 l,7

227.s

2 4 5小 /5.#

4 l .4 2 ( 9 f

Jj.l

?p. f

! s1 .f1 W 2 I.llj

207,1

3-1. 1 7.6 //.J / 7.J

2.H). la.6 및!l.s 27u.l :.1. U 7,0 9./1 t,t. o

1)Ail DculschlnnJ inUgci.nnt (DctitschluiiJ - 100).

Qiidlf Slili'.lisi.-hca Biindcs.iiiil

. 797 .



D m c k s a c h e 12 /6 85 4 Deutscher Bundestag - 12.Wah1periode

N u n i m e r 7 9

4 E i n k o m m e n

4.1Ergebnisse dcr Vulkswirtscliafllicheii Cesnmtrcchnungcn

FrUhtrc( Fruhcrci Iivenu dcr iieuen

Llniler un d 濯undcs;- Ueiil-ithltltd Ltn'lei uwl 諒간ndtt- Utuychhnil Llnder un d

Bcrlin-O.si 9 기 " 차.l Bcr1in.0.(l

Miii r ) M 쓰 f c出 無 .☞ Frllhcfci BuiideU

Pro'/enl jehict - 100

Brurtolohn- und -gcliKlt'iinunc

monillllcli Jv btsc1iini|flto Ai1)i1nfhnicr(1n1(nt1ci)

t 9 9 l 1 l 8 2 o 3 7lf) 3(x) -V S.9 .t' fs. /

lt 9I 2 4 7 u 피9 2 o 3 6 ? o 3f.y 5.b 10.0 <J,o

l料린 v). 1 l 7 u 3 4 5 o 2 9l() A' 4.) .\' J7. f

4 1/).

1
l 4 2 u 딘찰7約 3 3?() A 5,4 .t' JJ. <

1991 t.V j t s(x) 3 3를o 2 9l)n -V 3.9 .출 43.는

2.vj 1 l 65() ? 6 l u 1 l)to .V 6.7 .\' ff. 7

.vi.
1

l y 4 o 3 출8린 3 3 l o 5o, 4 6.7 13.7 J;, 7

4.v i 2 24() 4 2 3 u } 8 3 o J 7.7 <,f ;3.4 53,<)

l 9 9고 l.v i 2 u 9 o J9, ;3 s 3 o

3 7 4 o 62,o

3.vj. 3 9 4 o <j.3

4.vi.
1

2 5 o J .9. o 6,3 11,3

2.vi. 2 3 2() 3 4 6 u fo.* 3.6 8,9

2 5 7 u 3 6 7 o 32.f 7.1 10.S
2 9 o o 4 4 G o 4 l 6 o 29. v 5.4 8.9 崙터,o

Bnittolnhn- uod -gvhiilliunimr

moimdich Jt btlc挑情Dtru Arhi.itnfhiix.r (Ai및小鱗rt)

l99 l 1 l 7 6 u 3 7 n 2 3 2 9 9 f7,5

l 9 9 2

1
2 4 2 u 3 9o 3 3 63l <2.o

1990 3 Vj. l 2 7 o 3 4 4 5 2 9 l l 3<,5

4.VJ. l 3 8 o 3 9 6 6 J 3 6 9 3라를

1991 l.Vj.

1
l 4 6 o 3 3l 3 2 就린 4f, /

2.vi. l 6()o 5 9 8 3 l 7 4 44.5

3 Vj. 1 S R O 3 6 7 2 J/,를

4.vi. 3 8t74 2 l 41
3 3 l 2

2 l 7 o J/,5

i9T2 l.vi. 2 (H() 3 sl 9 3 2* 4 f<.o

2.vi. 1 2 : 7 o 3 7 2 3 3 6 6 3 <;,o

3 .vi. 2 s 3 o 3 9 2 4 3 6 7 u <f,J

4.VJ. | 2 R H ) 4 4 4 l 4 l s 6 <l, f

Qucllc. Stxlillischfn RiiiidciJiii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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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Durchschnittliche Bruttomonatsverdienste

4.2.1 Artxiter und Angestellte

FrOhcres N c u c F r O h c m F r o b N i v w u 臺F

U n d e r u n d B u n d e s - L l n d c r u n d B u n d e s - U n d e r u n d Bundes - n e u e n L S n d e r

Zcitnum | Bcrlin-Ost icbict l Berlin-Ost icbict 1: Bcrlin-Ost icbict I: u n d BcHin-Ost

브 로 r 한 聾 . B t 산 를 Fr O h c ro

Vorbciichtszeitrtum Oktobcr 19S출 Bundcsgcbict
Prozent - 100 1:

lndus打行 粒inschlie刻竝h 理離h- und T料ba u 燎的理tndwerk)

l9 9 l 聾 l 9 6 3 4 l 6 8 린 린

l9 9 2 脚 2 s s 9 4 398 30.4 4.0 :l::
1 9 9 0 Jul l 3 9 3 3 9 8 3 X 2.8 X X J5.o

l 5 8 8 4 021 14,0 1.0 0.0 0,燎 J9.J

l99l 7 l 6 6 7 4 010 5.0 -0,3 S.O -0,3 </,<

A 를 l 9 2 6 4 084 15.5 1,8 21,3 1.6 47,3
Jul l 9 9 6 4 2 l 3 3,6 3,2 25.7 피.를 47.4

4 2 5 l 피,5 o,릿 3/,< 5,7 45. /

l9 9 2 9 2 2 l l 4 255 6,0 0.1 3i.7 j.曆 J2.o

Apr 2 4 7 7 4 304 12.0

2 o 8 6

1,2 56.0 7.0 57.崙
Jul 2 6 3 2 4 4 5 o 6,3 3,4 린를, 7 /o, 7 59,/
o 撚 2 7 l l 4 4 7 5 3,0 0.6 70,7 /7,J <o,<

lloch- u n d Tk l b iu (mlt Handwtrk)

l 9 9 l D 2 5 o 2 4 o 4 5 린 린 를친p
l 9 9 2 D 2 9 7 4 2 l 8 18,8 4,3 = r = - = : = 7o.J

19 9 0 Jul l 7 o 2 3 8 5 l X 2,3 X X <<,a

7
l 9 3 3 3 8 6 9 ;5,燎 0.5 0,0 0,0 小o,燎

l 9 9 l 2 출34 3 617 5.2 -6.5 5.3 -6, 5 J6,3

A 尹 2 4 5 4 4 o 6 o 20.6 13.3 를를.o 4,9 燎蘿.피

를
2 s 4 l 4 l 3 6 3,5 1.9 3/,5 雌,릿 피린,피

2 7 o 5 4 l3 8 6,5 0.0 J9.9 7,0 65,4

19 9 2 Jan 2 6 s 9 3 9 9 2 -1,7 .3,5 J 7 4 J,피 피린.를

Apr 2 8 8 2 4 o 9 6 라피 를,피 49, / 5,參 7o,<

Jul 3 l 6 o 4 3 l 6 오,를 J,4 崙i,5 //,< 7?,?

o 料 3 o 9 9 4 309 .1,9 .0.2 를o,린 /;,4 7/,p

CroO- und EInztlhandel, Krtdltliutihite, VenlcherungsgtWti-bt 2)

l 9 9 l D

= = = -÷:= :3:)
1 9 9 0 Jul

l 9 9 2 體

o,< x 린 를

o 料

3 i!92

4 l 8 3

린 린

37.9 7,5

3 6 7 3 x

3 6 9 3 f o,5 燎,ol 5 o o

l tll9

2s:
燎,譽 피曆,를

1 9 9 1 J a n 3 7 9 9 4,3l 5 6 s 2,9 ( J 2.p 4/.7

Apr l 7 2 5 3 845 10,2 1.3 7J,燎 4 ./ 피피,린

Jul l 8 o 7 3 91 2 4,8 1,7 2o,5 5,9 4a,7

o k t l 9 9 4 3 948 10.3 0.9 J2,9 <.9 5o,5

1 9 9 2 Ja n 2 l 5 9 4 o 4 6 8.3 2,5 43. 9 라를 JJ,피

Apr 2 3 8 2 4 l 3 4 ;o.3 2.2 58,출 //,9 57.<

Jul 2 5 7 2 4 2l l 8.0 1,9 71,5 /4.o 67, /

o k t 2 6 5 8 4 2 4 8 3.3 0,9 77,2 /5, o <2, 6

1)1992 ohnc Brcmcn.

2)Nur Angcstc11tc.

Quelle: Slatistischcs Gunde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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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Durchschnittliche Bruttomonatsverdienste

4.2.2 Arbeiter

z 前 示 L FrOheres FrOhcres Niveau dcr

Lin der u n d B u n d e s - LAndcr u n d Bundes- Lindc r u n d Bu nd es - neucn LSnder

Zcitraum | Berlin-Ost ;cbict 1 Bcrlin-Ost ;cbict I Bcrlin-Ost icbict 1' u n d B c d i n - O s t

VcrSndening gegenObcr F고hacs

Vorbcrichtszeitraum O k t o b c r 1 9 9 0 Bundesgcbiet
Pr o z e nt - 100 1:

Industrie (einsc則초副ich 理小ch- u o d Tielbau m 諒料andwerk)

l 9 9 l 朧 3 6 7 2 린 린 5o,5

2 4 o 2 3 8 4 6 30,0 4,7 = ; ; ~ : = : : 62,5

3 s l l 0,0 .1.3 0,0 -1,3 44,8

3 6 o 2 /4, 6 2.6 14.6 1,2 5o, /

l 8 6 8 3 7 l l J ,6 5,o /5 ,曆 4,5 5o,3

l 9 6 8 3 7 4 l 5.4 0,8 25. / 5.7 52,6

1 9 9 2 J a n 55,5

Apr

l 8 4 7

l 9 9 2 醫

l 9 9 l Ja n l 5 7 3

Apr l 8 o 3

Jul

o k t

2 o 5 4 3 7 o o 4.4 .1,1 5o. < 4 .o

2 3 o 3 3 7 7 1 12.1 /.p 46.4 6,0 61,1
Jul 2 4 5 6 3 8 9 9 6,6 3,4 56, / 9,6 63, o

o 撚 2 5 6 I 3 9 l o 4,3 0,3 <2,a g .p <5,J

Industrie (ohne Bauindustrie)

l 9 9 l D l 7 o 8 3 6 4 5 린 린 피崙,參

l 9 9 2 D 2 2 l 6 3 8 2 6 29, 7 5,0 = : : x = = 57.9

l 9 9 l Ja l 4 9 9 3 5 3 2 린 X 0,3 -0,4 42,4

Apr l 6 7 3 3 576 11,6 1,2 12,0 0,燎 피崙.曆

Jul l 7 2 5 3 6 8 9 3,1 3,2 15,5 4,0 피피.發

o 撚 l 7 9 o 3 7 l 9 5 .8 o.8 /9,s 4 .9 48, /

1 9 9 2 J a n l 9 4 o 3 7 0 5 8,4 -0,4 29. 9 4 ,5 52,4

Ap r 2 l 5 9 3 7 5 6 77,3 7,4 44,J 5,9 57.5

Jul 2 2 7 8 3 8 7 l 5.S 3,1 52,J 9,2 58,8

o 撚 2 3 4 5 3 8 8 4 2,9 0,3 J7.o 9.5 Go,피

Hoch- u n d Tiefbau (mit IIandwerk)

l 9 9 l D 6J,43 8 o 2

7J,출

린 f

18.6 4.7

2,8 -10,4 59,5

Apr 3 837 22,1 17,3 6l,9

Jul 2 4 4 2 3 9 o 6 2,7 7,8 를괴,5

o 撚 2 6 o 3

2 8 6 o

3 9 o 6

2 4 l l

l 9 9 2 D

J a n

3 9 8 2

6 .崙 o,o G<. <

1 9 9 2 J a n

3 2 7 2

二는라三二
l 9 9 l 2.8 .10,7

2s, 9

3 7.4

7./

7,/

3 6 5 4 -3,5 -6,5 32,9 -0,4 68,燎

Apr 2 7 6 5 3 8 7 7

2 5 l 3

l 9 4 7

25,5 5.12 3 7 7

7/,5

Jul

7o. o 6,1 46.2 5,7

3 o 3 4 4 0 9 6 9,7 5.6 6o, 4 //.6 74, /

o 料 2 9 9 3 4 084 .1,4 -0,3 55. / //.J 73,3

1) 1992 ohne Bretnen.

Quclle: Statistischcs Bunde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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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m m e r 8 2

4 E i n k o m m e n

4.2 Durchschnittliche Bruttomonat sverdienste

4.2.2 Arbeiter

Frahcres FrOheres N i v e a u der

U n d c r u n d Gu nd c s- Ll nd e r u n d Ll nd cr u n d Bu n d e s- n c u c n Ll n d er

Zcitraum | Berlin-Ost icbict \', Bcrlin-Ost fcbiet 1) | Bcrlin-Ost fcbict 1: u n d Bcrlin-Ost

를erlndemng gcgenObcr FrOhcres

Vorbcrichtszcitraum Ok to bc r 1 9 9 0

P r o z c n l

Crundstoff- und Prwlulttionsgtltti-induslrle

;3ll믐
3 8 4 l 린 린 42. 7

4 o s l 30,8 5.5 5J. o

-3, 3 -0.1 .3,2 -0,1 59, 2

Apr I 6 2 9 3 7 7 6 7;.a 1.3 8,0 1,2 <5, /

Jul

l 6 4 2

2 l4il

1991 Jan

l 6 7 3 3 8 5 4 2,7 2.1 10,9 3.3 43,4
o 撚 /,6 /.를 72,al 6 9 9 3 9 l 5 4,9 <J, <

19 9 2 Jan l 8 7 8 3 9 l 8 ;o.5 o./ 24, J 5,o 47. 9

Apr 2 o 9 8 4 o o 6 11,7 2,2 W 7,3 52,4
Jul 2 o 9 6 4 o 9 3 .o. 7 2.2 58. 9 9 .7 57.2

o 撚 2 2 8 o 4 102 8,8 0.2 51,3 9,9 55,<

InvestitionsgnterinJus諒k

i33: s
l 7 o 3 4J, 6

2 l 5 5 3l)l
린 린

36.5 4.3 Jj,i

1991 J)n 3 6 0 2 0.6 -0,6 0,6 -0,6 42, 2

Apr l 6 9 o 3 6 3 2 11,1 친출

l s 2 l

/친潑 o .2 7<. J

Ju) 3 7 8 9 2,1 4.3 14.1 피,피 4J,5l 7 2 5

o 撚 l 7 6 4 3 7 9 8 3.3 0,2 7<,7 피.출 4<,<

1 9 9 2 J)n l 8 2 7 3 7 7 6 3,6 -0,를 2o,曆 4,2 4s,4

Apr 2 l 2 5 3 8 o 2 7<.J 燎.7 4o,J 피,피 55, 9

c
2 l 7 9

3l:9 2,5 4,1 44, o 9,2 55.1
2 2 8 l 4,7 .0, 2 5o.曆 9 .o 57, 7

VerbrauchsgQttrlndustrle

:3ll s 49. 2
l 9 6 6 :7lg
l 5 8 6 린 린

24.0 5,1 58, o

1991 Jan l 4 3 o l 2 8 5.3 0,3 5.5 o.J 4J, 7

Apr 5.1 1.4 10.8 1,7 47. <

4,9 2.3 /<.3c 피.燎 #i.<

l 7 2 5 3 2 8 9 9,4 1,3 27. 2 J .4 f2,4

3 2 8 8 5.2 .0.0

3 l 7 2

JJ.s J.4 J5. 2

2 4 6

l s o 3

l 5 7 7

1 9 9 2 Jan l 8 l 4

Apr l 9 4 3 3 3 3 5 7.1 1.4 4J, z 6 .9 J8.3

Jul 2 o ? 4 Jo. o 9.2 59, 7

o k t

3 4 o 9 4.7 2.2

2 o 7 2 3 4 4 4 7.9 7.燎 52. 9 7o.J 6o, 2

Nthnings- und CcnuCmidclindustrlc

:;3: s 피7.를

2 o 5 o 57.4

43. /

2<t
린

f./

-0,7 .1.4

Apf

l 6 2 5

8.2

3 3 9 8

3 57)

1991 Jan

45, p

l 4 2 l 3 2 9 4

Jul

-0.7 -1,4
l 5 3 8 3 3 5 4 1.8 7,5 o.4

l 6 l 6 3 4 o 2 5.1 1.4 /2. 9 /.8 4 7.J

o k t l 78 l 3 4 5 4 /o. ? /.J 24. 5 J .4 J/. 6

19 9 2 Jan l 7 9 9 3 4 3 o 1.0 -0.7 2J. 7 2.7 52. 4

Apr 2 o o 6 3 5 2 9 ;7.5 2.9 4o. 2 5.7 5<.를

zt 2 1 8 9 3 6 6 1

6.1 1,1 4S.8 6.8 J9. 7

2.8 2.6 52, 9 9.< J5.5

1) 1992 ohnc Brcmcn. Quclle: Stalistischcs Bundc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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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 i n k o m m e n

4.2 Durchschnittliche Bruttomonatsverdienste

4.23 Angestellte

FrOherci F린示w駱 F r a @ Niveau der

Bunde*- Bu n d e s - Bundes- Bundei- BuiMles- neuen U n d c r

撚간 m u m fcbict l lindcr !cbiet 1; Ilnder u n d Bcrlin-Ott

Vcrtndcrung gegcndbcr FiOhere*

V o f b e n c h t s z d t n u m 0 M o b e r 1 9 9 0 Bundefg린諒
Prozcnf - 100 1:

Industi-H (ehuc削行副辰氣 料och- und Tkrbiu n린鵬Bndwe린린 緖indel, Kreditimtltut라 린miCDCFUIl gSgCWCfbt

l99l D 2 o 8 3 4 6 s l 린 린

l 9 9 2 騷 2 7 % 4 8 8 8 34,2 5.1 :::l
199 1 Ji n t 7 4 9 4 5 1 1 6.燎 /,를 피.4 /,피 小라출

Apr 2 o l 7 4 563 15.3 1.3 22, 9 <4,?

Jul <5,i

라小 피7./

l 9 9 2

2 l 2 4

2 2 3 o

2 4 l 3 6,5 51,0

Apr 출괴 5<,?

Jul

2 ,7

4 6 9 l 5,小 2,燎 29. 4 J ,를

9
4 73l 5,0 0,9 JJ, p

4 729 8.2 .0.0 피7.燎

2 6 9 8 4 804 //,출 7.를 를피,피

2 8 7 8 4 9 3 3 6.7 2.7 75, 4 //, / 5a,린

o h 2 9 5 s 4 9 7 o 2,7 o.를 潑라린 /2,o 를린.를

IndiBtik (elnschlleDUch Hoch. und TIclbiu mll Handwerk)

l 9 9 l 騷 5 2 7 8 린 린

l警출호 D 2 9 l 6 S 570 33.8 5,5 :::s
1991 Jan l 8 3 6 5 102 9,4 流를 릿.피 라< 린피.燎

A p 2 l 4 5 5 l 5 7 J <.8 /./ 27,曆 /,7 피/,曆

2 2 4 4Jul 5 3 3 7

2 l 9 5

4.6 3,5 J3, 7 J ,를 피2.출

言
2 3 2 3 5 3 8 l J,J 廢.燎 58,< 崙./ 피린,를

l 9 9 2 2 5 l 9 5 4 0 3 8,4 0,4 5o, ; 라를 피린.를

A p 2 8 2 4 5 4 5 0 12.1 0.9 68,3 7.5 J/,曆

Jul 2 9 9 8 5 6 3 2 < .? 3.3 78.7 /J,燎 53,3

o 撚 3 o 8 l s 6 6 5 를,s 燎.a 83, 7 //,7 5<.<

Industik (ohne BxiinduitrK)

l 9 9 l 醫 2 l l 6 s 27f) 를 린

l 9 9 2 D 2 !l2o 터를.린 를.를 :;:;
JJ,燎

1.6 40.1

2 l 6 7 5 ,를 fo,<

6,1 41,4

s s 7 5 = : = - = : =
19 9 1 Ja n 5 l o 6

A 尹

1992 J)n < ,7

l 7 8 s 를 린 친燎 燎,7

2 o 8 3 5 1SS 16.7 1,0 2 7.를

Ju) s 3 6 피,燎 J,5 J2,3

o 撚

피린,燎

A p 7.5 50,4

Jul

2 4 7

//,/

5 3 8 2

5 4 l l

s 4 5 6

s 6 3 6 J/,6

o 撚

2 2 고o 2 .p 燎.p J<. /

y,S 0,5 피燎,燎

2 7 5 l J3. 9 o .曆 <7. p

2 9 o 6 5,6 3,3 77.4

2 9 7 4 5 6 6 9 2,J o.曆 曆/,피 //. 7 J?,5

Hocb. uod Tk(b)u (mlt Handwtrk)

is:s
2 ft54 5 2 6 3 린 린

5 3 5 5 4 6 2 = 7 3 - = : = ::::
1991 Jan 린.燎 -o. ;5 o l 5

를좌.參 좌.曆

4<. 7P.8 -0. 1

Apr l: 5 191 17.4 3.5 28. 9 J.4 52.5

Jul < .4 54. 7

o 狀 3 l l l 를.5 5S. 1

3 l 6 9

5 3 5 o

1992 Jtn <.2

6,5 0.1

7,6 2.9

<o. 燎

A 를 6,6 1.73 3 7 9

2 9 2 l 5 3 4 2

5 3 2 o 5,p aJ,5

38. 7

47. 7

5 2 3 o i.y -2.2 Jo.J

6o, 4

Jul 3 7 2 l 5 5 5 5 7o. / 4 .4 76. 6 /o.燎 린7.o

o k t 3 7ol 5 57 3 -o. s 0.3 75.8 /o,9 <6,4

1)1992 ohne Brcmen. Quclle: Statistischcs Bundc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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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Durchschnittliche Brtittomonatsverdienste

4.2.3 Angestellte

7 凉 f 디 FKlherca F r o b Ni v o ui dcr

L & n d e r u n d Bu nd c s- LA n d cr u n d Bundcs- | Under und B u n d e s - n c u c n LJ n d er

Zcitnum | Berlin-Ost !誇淸 l. Berlin-Ost iebict I) | Bcrtin-Ost febiet 1: u n d Bctlin-Oit

Vcrllndcmng gegcnObcr F m h e r e *

Voi bc nc hts mo nat Ok t ob e r 1 9 9 0 Gundeage諒디
Prozcn t - 100 1:

출rundt諒請, uDd 린피피ulttloiugOtcrlnduslrle

;as 2 7 9 1 5 6 6 2

린 피燎,曆

2 7.燎 Jt <9,3

19 9 1 Ja n l 8 9 6 5 2 5 3 /o, 7 1,3 10.7 1.3 36,1

A p 2 l8 I 5 2 8 l /5. o o.J 2 7 J /,를 f/,J

Jul 2 2 4 3 5 4 o 4 2,8 2,3 Jo, 9 4 .2 <7,5

o 撚 2 2 9 o 5 4 9 8 2,1 1.7 JJ, 7 소o <7, 7

1 9 9 2 Jan 2 5 o 8 5 5 3 2 9,5 0.를 4<,< 라燎 피方,J

Apr 2 7 4 6 5 5 7 7 9.5 燎.8 <o,3 7.5 피괴.를

c :)gi 5 6 9 o l,를 方.o 62, p 9.6 49,0

5 7 4 9 5,0 1.0 7/. o 7o, 7 를擧,딘

IDveititlonsgQtei-Indiu鈴K

l 9 9 l D

= : = - = : = Js,/

l 9 9 2 蘿 <a,7

譽,5 7.9 曆,린 를린,譽

A 尹

5 4 7 7 X X

5 7 7 8 33.3 5.5

5 2 7 3 7.9

5 3 2 4 2o,曆 1.0 30.3 1.3 J5. <
Jul s 5 6 3 2.2 4,5

::3
2 l 4 6

39)9
19 9 1 Jan

JJ, / J ,릿 Ja,를

o 號 2 l 6 7 5 5 g 8 /,燎 燎.피 J4.f 4 J Ja.a

1 9 9 2 Jan 2 2 6 4 S 597 4.5 0,2 4o, < 소J /o,J

A 尹 2 7 7 2 5 633 33,4 0,6 7;,를 7.2 <5.2

c
2 8 3 l 5 ft56 3,1 ( 0 75,J J7,< 피曆,린

2 9 2 3 5 88l 3.3 0,4 81,1 /;,9 <9. 7

Vtrbr*uchsg0tcrlndustrlt

l 9 9 l D 4 5 7 92 o o l

l 9 9 2 聾 2 5 7 3

린 린

4 8 l 8 38.6 5.2 :::;
1991 Jan l 7 l 8 4 435 10,1 1.0 10,1 1.0 Ja, 7

Apr 4 4 8 4 릿.를 7,/ 2o, 6l 8 8 3 2,7 피壽,출

c
2 o o 9 4 6 l 7 < .7 5.o 2s. 7 J .7 < ,5

2 l 8 o 4 6 6 9 曆,를 /,/ J5, 7 <,린 <<. 7

1 9 9 2 Ja n 2 3 o 5 4 6 8 2 5,7 0.3 <7. 7 소를 피릿.를

A p 2 4 o 9 4 7 4 5 4.5 1,3 54.5 流o 5o,曆

Jul 2 6 5 4 4 859 10,2 2,4 7o. ; /o, 6 J4,<

o 諒 2 7 2 o 4 8 8 8 2.5 燎.6 74,5 7/,3 5J,를

Nthrungs- uod GenuOmltttlindustrle

i2:s
린 린

:g.:
7.< J5, 7燎.3 7.6 0.3

7.5 0.9 J7.4

9,1 1,4 4o,3

o k t 2 o l 3 6 .2 7.를 42, o

1 9 9 2 Ja n 4 8 3 6 6,3 o.9

15.7 1,2

2<. 2

J4. o

42.5 44,J

Apr

2,<

4,5

5.4

2 2 9 2 4 9 o 2 7,1 1.4

1 7 3 8 4 6 4 2Apr
Jul

J2. 6

l 8 9 6

26,0 5.72 3 4 0 4 9 7 3

1 9 9 1 J ) n

6.9

4 7 o 7

4 7 9 3

2 l 4 o

피崙,曆

Jul 2 4 8 4 4 9 7 8 S.4 1.6 65. 4 출< 49.9

o M 2 4 3 8 5 073 .1,9 1.9 62.3 10,7 48, ;

1)1992 ohnc Brcmcn. Qucllc: Statistischcs Bunde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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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Durchschnittliche Bruttomonatsverdienste

4.23 Angestellte

F m h e r e s F讀hc元r Frthcrcs Nivcau der

B u n d e s - Bundes- Bu n d c s- B u n d c a - n c u e n L J n d e r

Zcilraum landcr icbict 1: U n d e r febiet 1: u n d Bctfin-Oat

vcrlndcmng gcgenOber Fitheres

Vorbeneh紐 f L u m O k t o b e r 1 9 9 0 Bundcsgcbict
Pr oz cn t - 100 1:

GroC- und Einulhandel, Krtdltiiulitute, Venlcherungsgewerbe

l 9 9 l 襲 3 8 9 2 X X 4<, 7

l 9 9 2 醫 :38 4 l 8 3 37,9 7.5 6o, o

199 1 Jan l 56 5 3 799 4.3 2,9 4,3 2,9 4/, z

Apr l 7 2 5 3 8 4 5 7o.2 /.2 ;5,燎 4,; 44, 9

Jul l 8 o 7 3 9l 2 피.漆 /,7 2o.J J.9 4a.i
o k t 37, 9 를,9 5o,J

1 9 9 2 Jin t3. 9 9.피 5J,4

Apr 2 3 8 2

2 l 5 9

l 9 9 4 3 9 4 8 10.3 o,p

4 0 4 6 8.3 2 .J

4 134 10.3 2.2 58,8 /7,9 57.6

c 2 6 5 8 4 2 4 8

8,0 1,9 77,5 /<, o 6/, /

5.3 o.9 77. 2 ;5.燎 62. ?

暖燎O h i n d e l

l 9 9 l 聾

l 9 9 2 D ::.:
1991 Jui l 64(> 피廢,發

<J, 7

Jul 피피,燎

2 o 4 8 피曆,릿

l992 1m 피친曆

Apr 5J, 7

Jul

l 8 6 9

:l):
린 린

2 4 5 4 31,3 y.i = : : : ~ = : =
4 o l 5 출를 7,피 출,2 7.피

Apr l 7 7 4 4 o 6 l 8.2 1,1 17,0 2,5

l il47 4 l 4 4 피./ 2.출 2 J.燎 피.를

4 185 10,9 1.0 35.1 5.7

2 l 6 4 4 3 4 8 j,7 J.9 <2, 7 9 .를

2 3 6 o 4 4 4 8 f.i 1.3 5J, 7 J2.i

2 4 9 4 4 5 2 7 5,7 1,8 를차,를 74,4 5J, /

o 撚 2 5 9 o 4 5 6 7 린.曆 o,9 7o,燎 J5, < 56. 7

鷺h理池>n피피

l 9 9 l 脚 l 6 s 7 3 2 2 9 5;,5린 린

l 9 9 2 襲 2 l 7 7 3 4 6 4 31,4 7,3 를를,8

199 1 Ja n l 4 6 7 l 4 6 了피,린 7,< 7 4,s ;,< 피소를

Apr l 5 9 5 3 l 7 2 s,7 o,曆 24.s 2.5 5o,3

를
l 6 2 3 3 2 6 l 1,8 3.8 2 7.燎 5,5 피릿,曆

l 8 o 6 3 2 7 3 7;,3 o,< <J,3 5.7 55,2

1 9 9 2 Jm l 9 5 2 3 3 5 2 麗.7 J.피 i2. 7 曆.2 is, 2

Apr 2 o 5 9 3 4 o 7 5,5 1,6 6;. ; /o.o <o,<

c
2 2 o 8 3 4 9 l 7.2 3.5 72. 7 /2. 7 <J, 2

2 3 l 4 3 5 2 6 피.曆 /,o 曆7.o /J.출 <5.를

Krrditlmtitutc

!.l.
2 o o 3 피石.출

2 7 o 3 :):9
린 린

34.9 S.8 = ÷;-=:= . 59,7

l 7 3 8 4 2 14 8,燎 4.4 8.8 4.4 4/.2

l 9 5 2 4 2 6 o / 2.3 /./ 22. 2 . 5.5 피5,를

2 o 8 l 4 2 8 6 6.6 0.6 3o. 2 6.2 피曆.를

2 o g 4 4 3 l l 0,1 0.6 Jo. 4 6.8 48.3

2 2 8 6 4 3 6 8 9,7 1.3 43,1 8,2 J2, z

2 6 4 l 4 4 9 l /J.5 2.8 65.J ; /,2 5s,燎

2 8 2 4 4 5 6 3 린.9 /.6 76. 7 /J. o <7, 9

2 83 l 4 5 8 7 0,2 0.5 77. o 7J.6 를;, 7

1) 1992 ohne Brcincn.
Quclle: Slatistisches Bunde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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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m m e r 8 6

5 Monatliche Geldeinnahmen und -ausgaben je ausgewShlter privater Haushalt

5.1 Statistik des Haushallsbiidgets in den neiien LSndern und Berlin-Ost *)

5.1.1 Ausgabefahige Einkommen und Einnalimen sowie Veranderungen der Vermogens- und Finanzkonten

Arbcitcr- und Angesldltenhaushalte 2-Pcrsoncn-Rcntncrhaushaltc

5hcpmir/Lebcnspartncr mit 2 Kindcm o h n c Arb ci ts ci nk om mc n

VcrSndcnins gcgcntiber Vcrindcrung gcgcnQbcr
Zcitraum tbsolut Vorberichts- 1 Vorjahrcs- absolut Vorbctichts- ) Vogahrcs-

zcitraum zeitraum zeilraum zcilraum

D M l. P r o z c n t D M l. Pr oz en t

Ausgabtfahige Einkommen und Einnahmen 2)

l 9 8 9

l 9 9 o

l 9 9 l = > <三
"; ":
/ 9,5 린

1991 l.Hj. /o. o J;.5

/9.4 J/,4

;2. < J4.5

2.H i 2 515 8.7 22,4

1990 3.Vj. l 532 f 린

l 5 9 5 4,; 린

l 6 8 7

l 9 9 2

4 .vi.

23ll
3 l54

3 9 9 l

2 6 5 6

2 7 4 3

2 8 2 o

3 4 8 8

1990 l.Hj.

2.H i

2.H i

1991 l.Vj.

1992 l.Hj.

5,8 21,8

2.vi.

": ";
J,5 린

2.S 6.2

2J, 7

3 6 1 5 3,6

4 36il

2 5 l o

2 9 7 6

2 7 2 o

27.2

2s.2

X X

;s. < 린

-S.6 4.2

2 919 7,3 8,1 l 7 5 3 J .9 gz. 7

3.v i 3 2 3 6 7o,9 2s,9 2 o3 l ;5. 9

lo9
] 8 8 7

2 4 l 4

l 3 o 8

l 5 6 3

l 7 2 o

2 o 5 4

2 3 l 3

小라를

4 .때. 3 7 4 o /5. < 2J. 7 2 0 7 8 2.3 Jo.J

l 9 9 2 l.Vj. 3 5 4 4 -J. 2 Jo,J 2 3 2 6 //, 9 J 7.9

2.v i 3 6 8 5 4,0 2<.2 2 3 o l -/, ; 5;.J

3.터 4 218 14,5 Jo.5 2 4 8 2 7,9 23.2

4.VJ. 4 5 1 7 7,1 3o.8 2 5 4 7 2,를 27. <

Vertndtrung der Vcnnogens- und Fintnikonlen

는L 는L

l 9 8출

l9鉛 25

l 9 9 2 l;:
1990 l.Hj. 5.7

l2T
l l.9

l 7 2

2 l 2

6,6 7,7

lo,6 5 3

l2,9 9,l

1992 l.H). l 6 3 l l f

2 .H i l8,o 7,7

1990 3 .Vj. X lo,l

l 3 3 5,4

lo,7 l3,6

2 .vi. lo,7 X

8,8 9,3

8.9

l 9 9 2

+ 2 5

X

l 9 9 l + l 3 9

+ 7 4

+ l2l

4. 9 l

+ l g 7

+ 2 6 2

+ l 9 3

+ l 5 5

+ 8 6

+ 2 2 9

4 7

+ l 8 9

+ l 8 4

l.vi. 2o. ! + 3 9 6 l7.o

3.v i

4.를.

2 .H i

料인 l.기 .

+ 2 2 8

2.硝

1991 l.Hj.

4 .vi. l6.5

2.v i l2,6 . l 2 8 5 .6

3.v i lit.3 + 2 7 o lo.9

4.vi. l7.6 + l l 6 4.5

*) 1.Halbjahr 1991 ohnc Berlin-Osl.

I)Angabcn bis 1.Halbj'ahr 1990 in Mark der DDR, (b 2.Halbjahr 1990 in D M
2)Haushaltsbruttocinkommen cinschlicRlich sonstigcr Einnahmcn, abzOgtich Stcuem auf Einkommcn und Vcrm6gen sowic Pflichtbeitragc

zur Sozialvcrsicherung.

3)Sparquote, Anlcil an den ausgtbcBhigcn Einkommcn und Einnahmcn. Qucllc: Slalistischcs Bunde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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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natliche Geldeinnahmen und -ausgaben je ausgewlhlter privater Haushalt

5.1 Statistik des Haushaltsbudgets in den neuen LSndern und Berlin-Ost *)

5.1.2 Geldausgaben nach Ausgabenarten

Aibciter- und Angcstclltcnhaushtltc Z-Pctsonen-Rentncrhaushtltc

Ehcpui/Lcbcnspartncr mil'.2 Kindem .oh綠 를린唯淺cinko剛린cn

VcrSndcrung Antcil an d e n Veitndcmng Anteil an de n

Zcitraum j Ausgabcn icgennbcr tusgtbcfthigcn | Ausgabcn UenOber tusgibeBhigcn
Vorbcrichts- | Vorjahres- |Einkommen und Vorbencht*. 1 Voijahrcs- [Einkommcn und
zeitraum | zeitnum | Einnahmcn zeitnum | zeitraum | Einnthmcn

D M l. Prozcnt D M l: Prozcnt

Auigabeo fOr dfn priv*1pn Vfrbrtucb

l9 8 9

l 9 9 o l89 77l 7 a7
l99l 2 5 5 o 燎燎,8 1 60 0 > - < 曆피.曆

l 9 9 2 2 9 9 4 / 7.4 ; 7.4 75,0 1 988 24.3 24,3 출7,피

1990 l.Hj. l 8 5 8 小 7o. 燎 1 0 9 0 X X 曆로.3

2.H i / s4,8

i991 l.Hj. 린라曆

2 4 o 7

2 2 7 2 출崙.7
2 it28 2s, 參 漆좌,를

2 7 l 8 2<,4

25t
-5, 6

74, 5

-3, 9 를o,2

2.H i 3 2 7 l

린

27,3

7 7,5

/9. 6

2o, 4 75, 7 24.7 출피.피

2 4 o l J4,2 f 75,7 / 曆를,7

4.vi. 2 4 1 2 0.5 X < .피 f 養긴.를

2 188 -9.3 1 32 3 .3.3 ;J,< 7曆,피

曆7.s l 3 2 5 2;,6

so, 6 l 4 9 l /2,5

2.H i 87,/ l 7o)l J<,<

1992 l.Hj. 75. 2 1 855 8,를

74. 9 2 l 2 2 /4.<

1990 3.Vj. 95, 7 l 2 8 3

8 7,燎 l 3 6 8

1991 l.Vj. 7J,< 8o. 4

2 .때. 2 3 5 6 7,7 J/, 7 l 6 6 o5o. 7 23.J 45. 7 54. 7

3 .때 2 7 4 2 76.4 J4, 2 燎라7 l 6 8 8 7,7 를3,l

4.vi. 2o.曆 曆린,를

l.Vj. 2 4 6 3 .15,5 /2,a 7J,曆

2 9 7 2 26. / 를<,燎2.v i
3.적

5 ;,출

2 9 1 4 6,3 77. 9 l 7 2 9 를,피 7<,<

l 9 9 2 燎릿.小 l 7 l 7 -o, 7 25.출

;o. 7 8o. 7 l 9 9 3 J<,J 2o. /

3 l 9 8 7.燎 7< .린 75.8 2 (>44 7.를 2/, / 曆출피

4.vi. 3 3 4 4 피,燎 린피,를 74, o 2 2 o l 7,7 27,3 s<.4

N'hmngsnult라 출리諒nkc, TtbtkwtlTB

l98출

l출출출 <27
l 9 9 l 2<. 7

l 9 9 2

3o; 4t

:::l 25, /

l 9 9 o 37.f

2<.4 린l,J

l99l 27. 7

曆.를 22.5 2J,麥

22.J 7J,燎

79. 9 23,?

l99o

.

5糾

11.5 11.5 557 10,5 7o.5

를 린 2<. 9 4 9 o x /

y,J. x 4 9 0 0.0 X

-0.8 0.4 2J. 5 4 7 6 -2, 린 -2,繫

9.5 5 3 2 ; /.曆 曆.를

l 9 9 2 2,7 72. 4 53 l -0.1 11,를

7.7 10.7 583 9,9 9,7

-7,9 x 27. 7 4 7 2 -10, 曆 f 린라를

8,J f 2J.J 5o 8 7.를 린 J;,曆

l9 9 l -7,7 2.9 7J. < 467 -8,1 3,3 2 7 7

6,6 -1,를 25. 4 4 8 6 피,/ -8,출 27. 7

1,3 S,1 2J, 2 5 o 9 4.7 7 s 2J, /

9.2 8.9 2/. 9 5 5 4 s.를 릿,; ;<. 7
l9 9 2 -6.8 9.9 2/.6 5 o 2 -V.t 7,5 2/,린

//.J ;4. 7 2J. / 5 5 9 //.4 ;5. o 24,J

.o. 4 /2.曆 2o. / //.o/./ 22,曆

5,5 8.9 /9.s :): 6,4 8.5 2J, <

*) 1.Ha1t)jahr 1991 o h n c Bcrlin-Ost.

1)Angabcn bis 1.Halbjahr 1990 in Mark dcr DDR, ab 2.Halbjahr 1 9 9 0 in D M .

Qucllc: Statistisch" BundcM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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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natllche Geldelnnahmen un d -ausgaben je ausgewahlter prlvater Haushalt
5.1 StaUstlk des Haushaltsbudgets In de n neue n L a n d e m u n d Berlln-Ost')

5.1.2 Geldausgaben nach Ausgabenarten

Arbcitcr- und Angestelltenhaushalte 2-Pcrsoncn-Rcntncrhaus ha ltc

료5麥登5旦壇브를트mi t 2 Kindem o h n c Arb ci ts ci nk om mc n

Vct*nder린料惡 A n 崙 l tn d飜 Verlndcning A 인 린 飾 d c n

Zeitnum | Ausgibcn tenObcr ausglbelUiigen | Ausgaben ausgfbeOhigcn
Vorberichts- | Voijnhres- |Einlcommcn und Vorbcrichts- 1 Voijahrts- |Einkommen und
z e i t n u m E i n n t h m c n zcilraum Ei nn a hm e n

D M l: D N < l.

Bellkldung.&huhe

l 9 8 9

l 9 9 o 29 X

l 9 9 l 2 4 o > ~ < ;o;
8 7

X

7,6 108 3 x < J ,7

l 9 9 2 25l 피,를 피.를 소J l26 16.2 16,1 i,J

1990 l.Hb. 2 3 6 f f 曆,9 lo온 린 f s,2

2.H i 24 5 5,曆 린 린,릿 10 1 -5,燎 / a.J

1991 l.Hj. 2 2 o -70,2 -6,曆 를.를 l撚 小.燎 -燎.9 <.를

2.H i 2 5 9 7 7.7 5,7 7.4 lll ( 7 9.9 5,4

1992 l.Hj. 2 2 9 -/ 7 린 4.1 6.3 l l6 ( S 9,4 5 ,燎

2.H i 2 7 2 /8, 7 5.1 6,2 136 17.1 22,3 J,<

1990 3.Vj. 211 -7.6 X 7.8 76 -J2.J f 5,o

4 .때. 2 7 8 린/,曆 x 9,5 127 를긴/ f s,o

1991 1.를 . 20 2 -27.3 -17.3 崙.피 출7 -23,6 -4,린 5 ,7

2.를. 239 18,3 4,4 8,1 115 18,6 2,6 6,6

3.기 2 l l -J/, 7 린,燎 라J 9 8 小라燎 ;8,參 피.曆

4.vi. 3 o 7 <5,J 2o.4 毒.2 123 15,5 -3, / 3,9

l 9 9 2 l.를. 222 -27,7 9,9 6,3 110 .10.6 13,4 4,7

2.리 2 3 7 6,8 -0,燎 소피 l 2 l 70,0 5,2 5,3

3.를 2 2 s -5. 1 S,를 5.3 113 -a.를 /J.J 피.燎

4.적. 3 l 9 피린,曆 ( 0 7,1 l59 피燎,曆 를출,5 崙.2

Wohnungnnltte 2)eloschlkOUch Entrgle (ohne KraftstolTe)

l 9 8 9

l 9 9 o X

曆,7

l 9 9 2 9.4 312 b) 8S.5 88,5 11.S h)

l 9 9 l

l.Hi. 3.8 74 X X 5.7

小,看 毒4

l 9 9 o

2.H i ;J,J / J,4

l 9 9 l 라피 l 2 o <J, 9

> - <

崙료를l.린 . 7 燎

43 9
소를 l6조

w; M.:
J,o f

JJ, 7

2.H i 燎7.燎 7.9 211

J7.를

;a4.< 75.8 151.2 ;a.

l 9 9 2 l.린. /55,< 9.8 a) 306 45,0 155,0 /J,?

2.린 /o,l <2.4

..
29./

琉출 3 l 7 3,4 S0.3 /2,를

l 9 9 o 3.vi. -7./ f 3,9 SO 3,2 X 5.1

4.를. /<,< f 3,7 88 10,0 X 5,5

l99 l l.때. ;o,5 25,린 4,5 101 了피,曆 <#,J 雌.o

2 .리. 2a,書 피曆.曆 5,3 138 를崙,崙 79.2 7.9

3.v i 24,5 參릿,o 6.o l 5 6 /J,o 95,0 7,7

4 .때. 출小.燎 22/,< 9.J 2 6 6 70,5 202,3 /2,8

l鈴2 l.적 . -z. 릿 /7s,9 9.7 2 9 9 /2.피 796.燎 /2,9

2.v i 7,3 ;37. 4 ; o,o 3 l 3 4.7 126,8 /3,<

3.v i 7.9 7o5. 7 9.4 3 2 o 2.2 105,1 /2, 9

4.vi. -2,6 8,2 8,를 314 -2.1 18,0 /2,J

') 1.Halbjihr 1991 ohnc Berlin-Ost. -1) Angtbcn bis 1.Halbjthr 1990 in Mark dcr DDR, ab 2.Halbjthr 1990 in D M .

2)Ohnc untcrstdltc Mictc bci Haushalten mit Wohncigcntum.

a)Dic Wohnungsmictc privatcr Mielerhaushaltc b디禮gt im Vcrgldch dazu 434 D M . Das sind 11,8 */* dcr tusgabclShigcn Einkommcn und
Ei nn ah mc n v o n Mictcrhaushaltcn.

b)Dic Wohnungsmiclc privatcr Mie諒流aushalte belrtgt im Verglcich dazu 366 DM. Das find 14,9 */* dcr lusgabeAhigen Einkcxnmcn und
Ein nah me n v o n Mictcrhaushaltcn. Qucllc: Statistischcs Bundesamt

- 8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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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natliche Geldeinnahmen und -ausgaben je ausgewahlter privater Haushalt
5.1 Statistik des IIaushaltsbudgets in den neuen LSndern und Berlin-Ost *)

5.1.2 Geldausgaben nach Ausgabenarten

Arbcitcr- und Angcslclltcnhaushaltc 2-Pcrsonen-Rcnlncrhaushaltc

5E經y로로fspartner mit 2 KJndem ohnc Arbcitscinkommcn

vc린示f천 Anteil ( n d c n Vcrtndcning Anteil an d c n

Zcitraum | Ausgabcn ScgcnObcr tiisgabcfllhigcn | Ausgabcn UcgcnUbcr ausg)be(Ihigen

VorbcrichtsUJ Vor)ahrcs- 구orbcrichts- E i n k o m m c n u n d

zcitraum ) zcitraum | E i n n a h m c n zeitraum E i n n t h m c n

D M T Prozent D M l:

MBbtl, H(ush*1tsgerSte u.*.Cerlte fdr dit Haushiltsfahrung

l 9 8 9

l 9 9 o 29 '/5

:3::
三』< 7o; l9 三x 三

ll: /o. 7 2 6 3 /z, 9

피친피 4J. 4 //.< 3 5 6 35. 6 J5. 6 小피,찰

1990 l.Hj. 2 7 6 f f 7o,4 l l 7 x s.9

2.H i 2 8 8 4.3 X /o.5 2 o l 777 를 /2. 9

1991 l.Hj. 220 9,5 ss, o 72,s

2.H i

267 .7.3

367 37.5 3 0 6 39,1 52, 2 74, 9

1992 l.Hj. 3 6 8 0,3 3 0 8 0.7 4o. o

-3,3 9.5

27.4

린7.曆 /3,3

2.H i 554 50.4 fo.5 4 o 5 3J.2 JJ.3 76./

7o,J

/o. 2

/2. 7

1990 3.V). 254 9,8 X 7 o,7 193 61,1 X /2.<

4.적. 3 2 2 를崙.曆 린 7o,s 2 0 9 8.3 X 7J, /

1991 1,Vj. 2 7 5 -14.6 .11,燎 /o, / 188 .10.0 를피.曆 /J, /

2.vi. 2 5 9 .5,8 8.1 8.9 2 5 l JJ,5 ; /o,/ /4.J

3.v i 3 6 5 4o, 9 43,7 11,3 3 o 9 2l, 7 <o, / 7i,2

4.vi. 369 ;./ 了피.를 9.9 3 0 3 -/, 9 45.o /4.4
l 9 9 2 l.vi. 3 4 l -7. 6 24,o 9,6 3 0 2 -o, i 6o. 6 l5,o

2 .v i 3 9 6 ;6.7 52, p 7o, 7 3 l 4 4.0 25.1 /3.<

.v i 4 7 8 2o. 7 3;.o //.3 3 4 5 9 .? ;/. 7 /3, 9

4 .vi. 6 3 l 32. o 7o. 7 74.o 4 糾 34.s 5J.J 7s,2

출린ter far Verkchr 狀n(1 N"chnchtcnabtr流린간un惡

l9il9

l 9 9출 三 # 4 ;o9
6 s

X 59
l 9 9 l 19.4 278 三 x < ;4,7

l 9 9 2 7 /,3

l 9 9 o X X

13.5 272 -2,1 -2.1

p.2 94 f f 7.2

158,2 X 2J. o /JJ,o 린 7피,燎2 l 9

l 9 9 l 2/. 2-S.I 145.1 3 l 2

.

42. f 2J;, 9 /s. J

4.3 .1,0 7 7.9 2 4 4 -2 /,린 ;7.4 /7,9

l 9 9 2 .14,4 .10,7 /4.5 2 5 2 3,3 -y 5.2 /라麥

1,5 -13,2 /2.4 2 9 2 16,0 /9.9 7 7,燎

l99o 23 ; s 린 29. 7 2 3 l //6.5 f //./

-31,0 X /7.J 2 o 8 -7o,o 린 /5,o

l 9 9 l 14,4 123.0 2;,< 2 5 s 22. a 276.J /J. /

3.6 IJl.t 2o. 9 3 6 9 44. 7 24<,5 2/,o

17,9 .3,6 22. 2 3 l 6 -/4, 4 J6.8 7J,燎

-26.3 3,1 7<.2 l7l .4J. 9 -/ 7.8 層.2

l 9 9 2 -22.6 .30.3 ;;.6 2l l 2J. 4 -; 7.J 9,/

60. 3 7.9 7 7.s 2 9 2 Js. 4 -2o. 9 /2. 7

-8.2 -16,0 /4.J //, 7

-20.4 .9. 4

.5. 2

/o. < :;: .o. 7

/.< 72. 4 ;7.燎

*) 1.Halbjahr 1991 ohnc Beilin-Ost.

1)Angaben bis 1.Halbjahr 1990 in Mark der D D R , ab 2 .Halbjahr 1990 in D M .

Quellc: Slatistischcs Bunde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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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natliche Geldeinnahmen und -ausgaben je ausgewShlter privater Haushalt
5.1 Statistik des Haushaltsbudgets in den neuen LSndern und Berlin-Ost *)

5.1.2 Geldausgaben nach Ausgabenarten

Arbeitcr- und Angcstclltenhaushattc Z-Personen-Rcntncrhaushalte

Ehcpw/Lebcnspartner mit 2 Kindem ohne Arbcitseinkommcn

Vcrtndcrung Antcil a n d e n VerSndcnjng Antcil an d e n

Zcitraum 1 Ausgabcn icgen으bcr ausgabcfXhi'gcn ) Ausgabcn t e n o d tusgtbeflhigcn

Voijthrcs- |Einkommcn u n d Vorbchc hts- | Vorjahrcs- |Einkominen und
E i n n a h m e n zcitmum | zeitraum | Einnahmen

D M l Prozcnl

崙Oter fOr dit 출襲untlhclts- un d KBrpti-pfltgt

l 9 8 9 5 l

l 9 9 o 25
3 9

X 三x 三 X 는x 三 J9

:z: )l
2.J 8 5 4.J

25.2 25. 2 4 .4

l 9 9 o l.Hi.
2s.:

2s. 6 2.4 106

f J,/

2.H i :9
X 1,7 4 0

34.8 x 2.5 6o 5o7 f J,8
l99 l l.Hi. 6 7 8./ 4J. 7 2,4 7 7 28, J 92, 5 4 .5

2.H i 80 19.4 29. 출 2.J 94 22, / J<. 7 4.<

l 9 9 2 l.Hi. 28,6 4.3

2.H i

87 s.를

22. 2 4,5

29. 9

2 7.5

56 21,3 X 2s, 피 x i,7

6 7 19,6 X Ji,5 x 5 ,릿

l.때. 6 4 -4,5 ;;,J 89,o42, ; 4,7

7 o 9.4 J;,4 7s, 6 97, 7 <,7

3.때 7o o,燎

3.Vj.

25,燎 -/, 2

l 9 9 o

<<.4

l9 9 l

피.燎

4 .적 .

4 .때.

89 27,7

2.4 99 5,3

102 16,5

5출를

2.기 .

2,3 114

2.2 56

2.5 6 3

;,4 7o

2,4 8 3

?,2 82

2,4 105 2s. o

/J,8

6a. 7 J ,J

l 9 9 2 l.vi. 8 5 -4,5 52.曆 2,4 9 s -9, 5 5J, 7 4./

2 .기 9 o 5.9 2,4 102 7,4 22, 9

.를

2s, <

/ /,燎 39. o

4 .적.

4,4

를8 -2.2 2J. 7 7./ 피,를

115 39.9 29. o 2.5 ;;: -0. 1 9,1 4.5

零挑찰r 指를朧i出린朧象 만朧krhiltung und Frelztit

l찰書출

6;
7 2

l출資출 X 69
l 9 9 l 8,2 125 7 淸< 6,<

l 9 9호

.

ii.y ii.y 7,2 147 17,5 17,5 6.1

l 9 9 o x x 5.6 110 X X 8,4

9J. J f Jo.5 l l 3 2,7 X 7.2

l99 l -26. 3 4J. 9 7,6 116 2,7 5,5 6,7

42, 7 5,2 8,7 135 16,4 /9.5 6,c

l 9 9 2 .24. J 8 .燎 < .4 139 3,0 J 9.s 6.燎

51.3 14,6 8,0 156 12.5 15,3 6,3

l 9 9 o 7J,? f 7o. 2 l여 12.2 X 6,8

2J,曆 린 Jo.를 l 2 3 18,3 X 7,7

l99l -J4. 5 4J. 2 7.s 110 -10,6 .14,3 <.5

;.4 4J. o 7,3 121 ;친燎 Jo, 9 <.9

yJ. < -5. / 7,5 118 -?. 5 ;J.5 5 .를

49. 8 /J. o 9.7 l5 2 28. s J3. 6 7.J

l 9 9 2 .3s. 2 6.6 6.3 l4 o .7. 9 27. J e,o

4 .f 9.o 6 .4 l3 7 -2. / /J. 2 < .燎

24. J 2o. 2 a.9 l34 .2. 2 /3. 6 J.4

J5. 5 / ;.o 8 .9 l7 8 J2. s / 7.o 7.o

*) 1.Halbjahr 1991 ohnc Bcrlin-Ost.

1)Angabcn bis l.Halbjahr 1990 i" Mark dcr DDR. al) 2.Halbjahr 1990 in DM .

Quclle; Statistischcs Bundc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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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natllche Geldeinnahmen und -ausgaben je ausgewahlter privater Haushalt
5.1 Stad'stik des Hauhaltsbudgets in den neuen LSndern und Berlin-Ost *)

5.1.2 Geldausgaben nach Ausgabenarten

Arbcilcr- und Angcstclltcnhtushtltc Z-Personcn-Rcntnerhtushilte

EhcpnM/Lebcnsptttncr mit 2 Kindern o h n e Arb ci ts ci nk om mc n

Verlndcrung Antcil an de n Vcilndcning A n t d l an d e n

Zcilraum | Ausgaben ;en0ber tusgabcflhigcn | Ausgiben ienObcr ausg&beAhigen
Vorbcnchts- | Vorjthrcs- |Einkommcn u긴 Vorbcnchts- 1 Voijthres- |Einkommcn und
zeitraum | zeitraum | Einnihmcn zcitraum E i n n t h m c n

D M l. frozen! .D린):

雌籠ter filr persfnlkhe Ausstattung, Dien라 eistungeo des Behertxrgungswesens

sowle Cdttr sonitlgtr Art

l출意출 s 6

29
3 l

l 9 9 o X : 3 ~ < X 는릿三 2l
;2: i:l 2,9 친曆

<J. o 燎좌.燎 J .7 il: 56.찰 J<. 曆 피.를

1990 l.Hj. 9 2 f f J,J 59 f f <.5

2.H i 6 6 -2s. J X 2.4 57 -J.피 린 린,를

1991 l.Hj. 5 o -24, 2 -4J, 7 /,s 6 6 /5, 8 //,p 5,曆

2 .H i l 3 4 /6g.燎 7oJ,출 3,a 7 7 /<, 7 JJ. / 3.7

1992 l.Hj. 를7.燎 <,5l o 6

J4, 72.H i 피,曆

-2o. 9

193 80.9

8 7 f <,7

4 5 x 2,7

3 o -59. 7 3,/

6 9 를小J,피 5.<

1990 3.기 .

Js,9

4 .vi.

<,?

//2.o

4J, p

/o5.<

-45. 5

-3i,J

75o. o2.치.

4.f .

2,9 104

4,4 119

JJ, /

/4. 4

X 3,5 72 ;5o. 4

X 1.5 4 3 .40,3

1991 1.적 .

고.구i
27. p 피,를

.78,4 1,1 36 .16.3

<7,5 2.4 9 5 163,9

189 173.9 117.2 5,8 100 5,3

78 .58,7 73,3 2,1 5 5 -45.0

l 9 9 2 l.기. 72 .7.7 J(0.0 를,0 56 ;.署 55,燎 2,<

2.기 l4l 漆를.曆 小燎피를 3,S 153 173.2 를了,7 라燎

3.v i 2 6 9 9o.曆 fJ.J 雌.린 雌,崙

11 6 -56.V <s,54 .vi. 2,燎 l9: 린.J 를를,o

-5J, J 5s. 7 5 ,o

출brige Ausgiben (ohne Ausgaben f0r VermXgensblklung und Kreditrflckzahlung)

l9ft9

l 9 9 o ?9 l7 /o9
l9출l l 4 9 7.릿

l 9 9 2 198 33,3 JJ,J 曆,를

1990 l.Hj. 8,9 143 X f /o.9

35.4 35,4

린 工

2 .H i -3J. 5

:.3

1
x 5.7 117 -1S.2 f 7.5

1991 l.Hj. 57,3 4.7 라曆 l3 8 / 7.9 -J, J 毒,燎

2.H i -;5. o 5J,출 崙.o l59 /5, 2 JJ, p 7.7

1992 l.Hj. 4<. 2 24.J 曆.J l 9 6 23.J 피괴,燎 燎,5

2.理 /.曆 피출.9 7./ 2 0 0 1,7 2J.J 5,o

1990 3 .Vj. 치順.燎 린 J.를 94 -린피,를 x <,/

4.때. /5,; x 5,6 141 50,0 X 8.8

1991 l.Vj. 피피,燎 2o. o 8.9 135 -4.3 -5,燎 燎,o

2.vi. 4.1 -6.7 8.6 l4l 4.4 -2. J 라燎

3 .v i -/a. 7 4J.s 6.5 153 s.5 <2,를 7.5

4 .vi. .o. J 24. 4 5,6 166 燎.5 ; 7.7 燎,o

l 9 9 2 l.vi. 75. < 5/. 7 /o. 4 2 l 3 J8. J J7.5 9,2

2 .v i -JJ. o .2. f 6.7 1 8 0 .15.5 27. 7 7.s

3.v i o.출 /8,/ J.9 -6,7 9,를 라曆

4.v i J/, 7 5o. / a.J :8f J 7./ J9.5 9 ./

*)1. Ha1bjahr1991 ohn c Bcrlin-Ost.

1)Angabcn bis 1.Halbjahr 1990 in Mark dcr DDR.ab 2.Halbjahr 1990 in DM .

Qucllc: Stalistischcs Bundcsa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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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nadiche Geldeinnahmen und -ausgaben je ausgewlhlter privater Haushxlt

5.2 Vier-Personen-IIaushalte von Angestellten und Arbeitern mit mittleren Einkommen *)
5.2.1 Ausgabefahige Einkommen und Einnahmen sowie Verlnderungen

der VermOgens- und Finanzkonten

.Ncuc L를린der und Bcrlin-Ost FtOhCTtS Bundcsgcbicl Ni v c au dcr

veitndcning | Antcil an d c n Vciindcmng | Anteil andcn | n e u e n Lt n d er

Zcitrau m tbsolut gcgcnObcr |ausgabcfHhigcn tbsolut gcgcndber |ausgtbcHhigcn [브르편찬딘르
Vorbenchts- |Eintcommen und | Voiberichts- |Einkommcn und | FrOhcrct

zeitraum z e i t n u m

lcnt 1 -100

Ausgibtflhlge EInkomnKD und EInnihmeD

l 9 9 l 3 l l o f 4 鱗 5 린

l 9 w 3 61 6 16.3 5 143 4.9 8a:8

晴削 l.硝 . 4 7 4 4 f

2 .理. 3 3 8 9 2o. 2 5 072 6,9 :3.)
3 3 9 0 0,1 4 821 -5,0 7o,3

2 .K5. s 4 7 9 ;J, 7 7o,<

2 7 l 9 / 4 5 3 3 x 6o. o

2.면. 4 959 9,4 is,7

3 l 3 7 4 6 9 4 -5,3 商린.發

4.vi. 5 4 5 3 /6. 2 看7.o

l 9 9 2 l.적. 4 7 o o

7.o

7.를

/<.<

3 327 .3,9 -/J,s 7o,를

2.때. 3 4 4 4 J,5 4 9 3 7 5,o <9.s

3.때. 3 7 3 l 5,燎 73,4

4.리.

2 8 2 o f

1992 l.Hj.

3 866 /피,燎

l飾l l.때 .

2 9 l o

.때.
3 6 5 3

曆.J 5 o 8 5

4 o l출 7.7 s 8 7 2 /J,5 <s,4

Verlndcrung der VtrmOgelu- un d FIninzkonten

l 9 9 l

l 9 9 2 12.4 65,7

l 9 9 l s 6 2

: 5i: 7 o 22.IB.

3 4 4

13.S 83,5

l 9 9 2

+

l.晴.

11.6 + 6 3 9

J:.:
+ 2 5 6 7.를 4 4 3 9.2 J 7.參

+ 6 o 2 15,6 + 8 4 4 ;J, 4 7;,J

l9 9 l

2.晴.

를릿,5

l.Hj.

4 2 o

l.적.

2.때. : l%
5,J /o,燎

/,5 : :3i 13,8 7.1

3.때. /<.曆 繫,/ /피린, 5

4 .때. : 3z ; 7.7 18.0 66,2

1992 1.때 .
3 4 8 ;o,4

+ 4 2 g

+ 9 7 9

+ 3 5 2 7.5 98.8

2.때. l 7 8 5,2 + 5 3 o /o, 7 J3,6

.를. 6 5 4 / 7.5 + 5 6 7 ;7.2 ;/J.4

4 .를. f . 5 4 2 /3. 5 + l l2o 19.1 4S.4

*)Aus Ltulcndcn Wirtschansrcchnungcn (1. Halbjahr 1991 ohnc Bcrlin-Ost). Ehepaare mit zwci Kindcm; cin Eheptrtncr ist
Angcstc11tc(r) oder Arbcitcr(in). In den ncucn L*ndcm und Bcrlin-Ost licgt die monatlichc Bnittocinkonimcnsgrenze 1991 zwischcn

2 300 und 3 800 D M - 1992 zwischen 2 400 und 3 900 D M ; im frOheren Bundcsgcbict 1991 zwischcn 3350 und 4 900 D M -
1992 zwischcn 3 5 0 0 un d 5 150 D M .

1)Wird als Sparquotc bczcichnct.

Quelle: Statistischcs Bundcsa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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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natliche Geldeinnahmen und -ausgaben je ausgewahlter privater Haushalt
5.2 Vier-Personen-Haushalte von Angestellten und Arbeitern mit mittleren Einkommen *)

5.2.2 Geldausgaben nach Ausgabenarten

Ncuc U n d c r und Berlin신r Fruhcres Bundcsgcbiet N i v e a u der

Vcrtnderung | Anteil anden Verinderung U Antcil (n dcn ) n c u e n L i n d c r

Zci tr au m | Ausgaben gcgcndber |ausgabcfihigcn | Ausgabcn gcgcnOber |ausgabefthigcn |und Berlin-Ost
Vorberichts- |Einkommen und Vorbcrichls- |Einkommcn und | FrQheres
zcitraum E i n n a h m c n

Prozent Prozen t = l o o

Ausgaben fQr den privaten Verbrauch

l 9 9 l 린 3 7 7 3 x 76,9 68, /

2 9 6 5 3 9 7 6 5.4 77.3 74,6

l.Hi. 3 6 4 8 X 76,9 68, 7

2 6 3 0 5.0

린l9 9 l

l 9 9 2

2.Hi.

2 5 6 9

2 5 o 6

4 7 4

/J, 4

82, 6

82, o

8s,8

77. 6

l.Hi. 7피,燎

2.Hj. 74,5

l.vi. 65,J

2.vi. 68,5

3.VJ. o4, /

4 .vi. 7o,8

l 9 9 2 l.Vj. 7/, /

2.vi. 77. <

3.기. 7/, 6

4.vi.

3 9 0 3 7,0 7 7 o

l 9 9 2 2 8 8 o 9,5 84. 9 3 851 .1.3 79. 9

3 o 6 l 6.3 79,2 4 106 6.6 7J, 燎

l9 9l 2 3 7 3 f 87.3 3 4 6 7 f 76.5

2 6 2 4 7o, 6 po, 2 3 8 3 3 7o, 6 77,3

2 4 3 5 -7.J 77. 6 3 801 .0.8 8/,o

2 8 3 5 /6.4 77,6 4 0 0 6 5,4 73,5

2 6 8 4 -5, 4 8o, 7 3 774 -5,8 를燎.린

3 o 4 7 J5, 6 88,5 3 9 2 5 4,0 79, 5

2 8 7 s -5, 7 77.燎 4 o l 5 2,小 79.燎

3 2 7 l 73,8 8/,4 4 l9st 4.6 71,5 77,9

Nahrungsmittel, Gctrinke, Tabak waren

l 9 9 l 82,2

燎7.5

82, 7

a/,5

l.Hi. 2,2 8 7,출7 6 4

l 9 9 l

4,7 5 7 J

l9 9l

7 2 4

74 7 6,9

린

l 9 9 2

l 9 9 2

6 9 9

x 23,3

781 7,9

7 9 9

88l A l

893 1,42/,6

2피,출

22, /

22,5

2o, 7

8 4 5 x

9 1 7 8,5

87 0 .5,2

9 1 6 5,3

l.vi. 6 7 o X 24,6 801 X 5J, 7

7 2 s s .2 24. 9 87,4

3.vi. 7 3 l

/8,o

/ 7,4

l.Hi. 7 7,출

2.Hi. /5,/

8 9 l 7 /,2

0,,'? 23,3 93 6 5,0 78, /

4.vi. 7 6 4 4.6 2o, 9

/s. o

79, 9

8 9 9 -3,9 /6,5 85,o

7 2 4 -5, J 2/, 7 816 .9.3 / 7.4 88. 7

2.vi.

/ 7 7

2.vi.

/8,燎

2 .Hi. /6. 7

l9 92 l.vi.
7 9 8 92 2 13, 1 ;8, 7/o,3 23, 2 86, 5

3.vi. s5,82/,3

4 .VJ.

7 9 4 -o. J 9 2 6 0.4 /s.2

8 0 5 1,4 2o. o 90 6 -2. 1 /5,4 ss,8

*)Aus Laufenden Wirtschaftsrechnungen (1. Halbjahr 1991 ohne Bcrlin-Ost). Ehepaare mit zwei Kmdem; ein Ehepartner ist

Angestellte(r) oder Arbeiter(in). In den neuen Landem und Berlin-Ost liegl die monatliche Bruttoeinkommcnsgrenzc 1991 zwischcn

2 300 und 3 800 D M -1992 zwischen 2 400 und 3 900 D M , im fruheren Bundesgebiet 1991 zwischen 3350 und 4 900 D M -
1 9 9 2 z w i s c h e " 3 5 0 0 u n d 5 1 5 0 D M .

Quelle: Statistischcs Bunde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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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natliche Geldeinnahmen und -ausgaben je ausgewahlter privater Haushalt
5.2 Vier-Personen-Haushalte von Angestellten und Arbeitern mit mittleren Einkommen *)

5.2.2 Geldausgaben nach Ausgabenarten

고euc Lander und Berlin-Ost FrOhercs BundcsRcbicl Ni vc au der

Vcrinderung Y Anteil an de n Vcrindcrung | Anlcil andcn | nc ue n U n d c r

Zcitraum | Ausgabcn gcgcndbcr | ausgabcCahigcn Ausgabcn ] gegenOber | ausgabcflhigcn |i브브트찬t트브
Vorbenchls- |Einlcommen und Vorbeiichls- |Einlcommcn und | FrOhcres
zcilraum | Einnahmen

Prozent Prozent - l o o

Btkkldung, Schuhe

l 9 9 l 2 5 5 A ' 8.2 3 o 2 x

l 9 9 2 241 .5.5 6 .7 3 0 7 1,6 6,0 78, 3

l99 l l.Hi. 2 4 4 X 8,6 282 X <,燎 燎출. 2

2.Hi. 265 9.0 7,8 323 14.4 崙,피 發로,/

l992 l.Hi. 232 .12,6 6,8 288 -/o,8 6.燎 출o,5

2.Hi. 25 o 7.曆 6,5 32 7 /J,J 崙,o 76,J

l9 9l l.vi. 2 3 4 x s,< 28 2 X 6,2 82, 9

2 . v . 252 8,0 8,7 28 3 0,3 5,7 를릿,2

3.vi. 2 3 0 .8.7 7.3 273 -3,5 5,8 84,4

4 .vi. 3 o 2 3/, / s.3 3 7 4 5<, 9 6 ,漆 曆燎,릿

l 9 9 2 l.vi. 221 -26,8 6,6 2 7 7 -25, 9 5,9 75,9

2.vi. 24 1 9,2 7,0 2 9 9 8.2 6,1 출린.7

3.치. 2 1 9 -9,3 5,9 2 7 5 -7.9 5,4 79.5

4 .vi. 2 8 5 3o,3 7,1 379 37,4 6,4 75,4

Wohnungsmletc 1) elnschlieClich Energie (ohnc Kraftstoffe)

l 9 9 l 2 2 8 린 7,3 994 X 2o,5 23,o

l 9 9 2 425 8(;,0 /7, 7 1 0 4 0 4.6 2o,2 4o,출

l99 l l.Hj. l 6 2 X 5,7 9 9 8 X 2/,燎 /6,2

2.Hi. 2 9 2 5o,6 發,6 991 -0.7 /5,5 25,5

l 9 9 2 l.Hi. 4 o 9 J9. 7 12.1 1 0 3 0 4,0 2/,4 35, 7

2.린. 4 4 2 8,3 //,4 l o 5 o 2,o 79. 2 42, /

l9 9l l.vi. l 4 o X 5,2 9 9 6 X 22,燎 74, 7

2.vi. 181 29,4 6,2 9 9 9 0,3 2o,2 /s, /

3.vi. 198 9,1 6,3 1 0 0 7 o,7 2/,4 79, 7

4.Vj. 39 2 98,1 10,7 975 .3,2 / 7.9 4o,2

l 9 9 2 l.vi. 4 0 3 2.8 /2,7 1 0 3 1 5,燎 27,9 55,/

2.vi. 4 l 3 2,6 /2,o 1 0 2 9 .0,2 2o,8 4o,2

3.vj. 4 4 8 s ,3 /2, o 1 0 6 6 3,6 2/, o 피를, 燎

4 .Vj. 4 3 6 .2.6 /o, 9 1 03 5 -1.9 7 7.6 42,2

*)Aus Laufenden WirlschafUrechnungen (1. Halbjahr 1991 ohne Berlin-Ost). Ehepaare mit zwei Kindem, ein Ehepartner ist

Angeste11te(r) oder Arbeiter(in). In den neuen LSndem und Berlin-Ost liegt die monatliche Bruttoeinkommensgrenze 1991 zwischen

2 300 und 3 800 D M - 1992 zwischen 2 400 und 3 900 D M ; im frtlheren Bundesgcbict 1991 zwischcn 3350 und 4 900 D M -
1 9 9 2 zw is ch en 3 5 0 0 u n d 5 1 5 0 D M .

1)EinschlieBlich Mietwert der EigeiltOmerwohnung.

Quelle: Statistischcs Bundc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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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natliche Geldeinnahmen und -ausgaben je ausgewahlter privater Haushalt

5.2 Vier-Personen-Haushalte von Angestellten und Arbeitern mit mittleren Einkommen *)

5.2.2 Geldausgaben nach Ausgabenarten

.Neuc Llnder und Bcrlin-Ost FrOhcrcs Bundesgcbiet N i v c a u dcr

Vcrindcning | Anleil a n d c n Verlnderung | Antcit an den | n c u e n U n d c r

Zeitraum | Ausgabcn gegenObcr [ ausgabcfShigcn | Ausgabcn gcgenObcr | ausgabcf&higen |un브트E딘르
Vorbcrichts- ]Einkommcn und Vorbctichts- |Einkommcn und | FrOhcrcs
z피燎u9 E i n n a h m c n

Prozcnt Prozent - l o o

MBbet, HaushallsgerJte u.s. GOter COr dle H*ush)1bf0hrung

l 9 9 l 2 7 9 린 9,曆 285 린 5,8 97,9

l 9 9 2 2 9 9 7.3 를,3 2 9 9 5,0 5.8 100,1

l 9 9 l l.Hi. 2 4 6 린 曆,7 27 l 린 5,7 90,曆

2.Hi. 3 l o 25,8 漆,/ 29 9 10,1 5,9 103.8

l 9 9 2 l.Hi. 2 9 9 -3,6 8.8 27 8 .6.9 J.曆 /o7.린

2.Hi. 3 0 0 0,3 7.7 321 /5.4 5.8 93, 5

l99l l.vi. 2 5 s 를 9.4 301 X 6 .G *4, 7

2.VJ. 2 3 9 -6,3 燎,2 241 -19,9 4,9 9?,燎

3.vi. 2 8 7 2o. 4 9.2 236 -2,1 5,0 121,8

4.vi. 3 3 4 ;6, / 9.1 36 2 53,2 崙,6 92,를

l9 92 l.vi. 27 9 -16,3 曆,피 3 o 6 -/5, 4 6,5 91,3

2.vi. 3 15 12,燎 9,2 251 -/a, o 5,1 1S5.7

3.vi. 2 4 3 -53,燎 <.J 275 9.8 5 .4 燎燎,3

4.vi. 36 4 49.9 9.1 366 32,8 6,2 p9,5

雪린諒r 繼를린訂辰G 獄린 Ntch小誇諒歸副호判請撚 u인

l 9 9 l 6 3 3 X 20.3 65 3 X /3, p<. 9

l 9 9 2 7 o 2 /7,o 19,4 713 9,1 /J, 9 燎曆,J

l 9 9 l l.리. 772,崙

를曆,를

l 9 9 2 l.Hi.

2 .Hj.

? 7 릿

要燎,參

7 6 8

5 o 2

7 3 3

l w l l.vi.

2.Hi.

x 27,2

-54, 7

피핀.o

6 6 8 -S.燎

7 2 5 /3o.#

린피,曆

2/,를

6 8 2 x

6 2 3 -8.7

7 4 8 7o,2

17.3 676 -9,7

f 26, 7

2.때.

/4,4

/2,J

/3,J

72,5

5 5 6 f /2,J

8 o 7 / /,5 59,527. 7 811 45,9 /<.3

3.때. 5 1 9 -35.7 7<,5 596 -26,5 /2,7 燎7,/

4.vi. 4 8 4 -6,6 /3,3 6 5 0 9.1 //,p 74,5

l9 92 l.적. 撚 s 33,/ /9,4 7 6 8 18. 1 /<,5 曆피,曆

2.vi. 8os! 25,5 25,5 7 3 o -4. 9 /피,燎 //o, 7

3.vi. 5 9 8 -25,9 /<,燎 6 6 8 -8, 4 13.1 89,5

4.vi. 7 4 8 25,o /8, < 683 2.3 //,燎 /o9,J

*)Aus Laufenden Wirtschansrcchnungcn (1. Halbjahr 1991 ohne Berlin-Ost). Ehepaare mit zwci Kindcm;cin Ehcpartner ist

Angcste1Ite(r) oder Arbcitcr(in). In den ncucn Landcm und Berlin-Ost licgt die monatliche Bruttocinltommensgrcnze 1991 zwischen

2 300 und 3 800 D M - 1992 zwischen 2 400 und 3 900 D M ; im fnihercn Bundcsgcbiet 1991 zwischcn 3350 und 4 900 D M -
199 2 zwischen 3 5 0 0 u n d 5 15 0 D M .

Quellc: Stalistischcs Bunde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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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m m e r 9 6

5 Monatliche Geldeinnahmen und -ausgaben je ausgewShlter privater Haushalt
5.2 Vier-Personen-Haushalte von Angestellten und Arbeitern mit mittleren Einkommen *)

5.2.2 Geldausgaben nach Ausgabenarten

N c u e Llnde r u n d Bcrlin-Ost Frtlhcrcs BundcSRcbicl N i v e a u der

Vcrtnderung | Antcil anden
Zcitraum | Ausgabcn gegcnabcr | ausgabefMhigcn Ausgabcn | gcgenOber |ausgabcfUiigen [브L편f딘브

Vorberichts- |Einkommcn und Vorbcrichts- |Einkommcn und | FiDheres
프ilraum | Einnahmen

Pr o z c n t P r o z e n t - l o o

출鶴諒r 細를린辰출價린dh피巨 린린 K恥p削T린信간

l 9 9 l 8 o x 2.6 142 X 2,9

l 9 9 2 104 30.2 2,9 156 10,4 J ,燎 :;.?
l9 9l l.Hi. 74 x 2,6 134 X 2,曆 54, 7

2.Hi. 86 16.6 2,5 149 10.8 2,9 J를를

l9 92 l.Hi. 99 75,0 2,9 150 燎,5 J,/ 崙라린

2.Hi. l lo //, / 2,8 163 s ,漆 를,燎 를7.2

l 9 9 l l.vi. 66 X 2.-4 l 3 5 x 린,o 48,8

2.적. 80 22, 1 2,漆 134 -0.7 2,7 60, 1

3.치. 73 -8,7 2.3 l 4 6 를,麥 린,/ Jo,4

4 .vi. 99 34,4 2,7 1S2 4,3 3.燎 曆조,o

l 9 9 2 l.Vj. 101 2.1 5,o 152 0,3 5 ,2 를핀,2

2.f . 97 -4,0 2,를 147 .3,5 J ,燎 雌피,曆

3.vi. 9 3 -3.5 2,5 151 2,4 3,0 崙量.o

4.때. 128 37,1 3.2 176 16.린 를,燎 72,燎

GQter fQr Bildung, Unterhxllung und Frtlzeit

l燎 l 3 o 8 f 琉燎 3 8 8 x 7.p 79.J

l 9 9 2 78,o

l.Hj. 79,피

2.리. 7s,J

l 9 9 2 l.리.

332 7,를 9.2 425 9,6 8,3

l99l 269 X 9,5 3 3 7 x

44 1 30,를

7.9 76,燎

345 28.4 10.2 票:를
292 -15,5 출,6 380 -13, 參

2.Hi. 376 29,1 9.7 4 7 3 24,5 출,를 79,를

l 9 9 l l.vi. 250 X 9,2 3 2 4 x 7.1 77,3

2.적. 2 8 s 14,0 9,8 3 5 2 8.6 7,1 81,2

3.vi. 2 8 2 -1.3 9,0 3 6 s 린.릿 7 .曆 77. /

4.vi. 4 l 2 46,2 11.3 5 l7 피小,를 要.5 7?.6

l 9 9 2 l.때. 276 .32.9 燎,좌 363 -피릿, 7 7,7 76.0

2.vi. 305 10.4 8,8 3 9 6 8,8 8,燎 77.7

3.vi. 318 4,2 8.5 386 -2,5 7,6 출라린

4 .vi. 4 4 3 j5.o //,燎 s 5 9 피小,燎 9.5 7?,2

*)Aus Laufcndcn Wirtschansrcchnungcn (1. Halbjahr 1991 ohne Berlin-Ost). Ehcpaarc mit zwei Kindcm; cin Ehcparlncr ist

Angeste11te(r) oder Arbeiter(in). In dcn neucn LSndem und Berlin-Ost liegt dic monatlichc Bruttocinkommensgrcnzc 1991 zwischen
2 300 und 3 800 D M - 1992 zwischen 2 400 und 3 900 DM ; im frOhcren Bundesgebict 1991 zwischcn 3350 und 4 900 D M -
199 2 zwischcn 3 5 0 0 u n d 5 150 D M .

Quclle: Statistischcs Bundc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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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natliche Geldeinnahmen und -ausgaben je ausgewahlter privater Haushalt

5.2 Vier-Personen-Haushalte von Angestellten und Arbeitern mit mittleren Einkommen *)

5.2.2 Geldausgaben nach Ausgabenarten

N e u e U n d c r u n d Berlin-Ost Frtihcres Bundcsgebict N i v c a u dcr

Verandcning | Anteil a n d e n VcrSndcning | Antcil an den ( n e u e n L i n d e r

Zci tr au m | Ausgaben gegenUber | ausgabcfahigcn | Ausgaben gcgcndbcr |ausgabefihigcn |und旦찬르린쓰
Vorbcrichts- |Einkommen und Vorbciichts- |Einkommcn und | FrOhercs
zcitraum | Einnahmcn

Prozent Prozent

曆綠化r f린r pe를 nliche Ausstattung, Die雨기 eistungen (les Bcherbergungswesens sowie 출朧諒r sonsliger 린諒

l 9 9 l 6 4 A ' 2.o ! 2 9 f

l 9 9 2 83 29, 7 2.3 143 11,6 2.8 57.6

l 9 9 l l.Hi. 4 4 린 1.6 97 X 2,1 #J.J

2.H i 82 86,0 2.4 161 65,3 J ,2 J/, 7

l 9 9 2 l.Hi. 2,2 Jo, 7

2.Hi. 5,J 65,4

/,6 46. 2

2.vi. 2,5 44, o

3 .vi. 98, 4 5.2 47. /

4.vi. -67. 9 J,4 62,2

l.vi. -2/,3

l9 9l

7,3 57.2

l.Vj.

2.vi. /46, o 3 ,/

54 -34,8

l l 5

3 4
//J.:

54 60,9

114 112,4

1,6 107 -3J, J

3.0 181 69.1

1,2 7 3 X

1.9 123 68, 9

3,6 2 4 3

4 9 -57,6 /,3 7 8

l 9 9 2 3 5 -27,7

피를,燎

3.vi.

y,/ 6 l

7 0 98, I 2,0 151

l 6 2 /32,2 4.3 2 6 8 77,1 5,3 <o,3

4 .vi. 6 2 -4/, 7 J.J 9 5 -64. < /,曆 65, 4

Obrige Ausgaben (ohne Ausgabtn filr Vermogensbildung und KreditrOclaahlung)

l 9 9 l 59,3

43, 6

l9 9l l.Hi. 4/, 7

36. 8

l9 7 X 6,3 501 X

2 3 0 17,0

2 2 3 工

172 -22,8

2 5 4 4s,3

2 .Hi.

48,o

2 o 3 58,5

l.vi. 2 o 2
-2o.:

35, o

241 19,5 45. 2

3 .Vj.

l 9 9 l

/o.2

l 9 9 2 6.4 528 5.3

7,9 534 X 11.3

5.1 4 6 7

7,5 5 2 7

5.3 5 2 9

-/2. 6

72, 9

9.2

7o, 9

0 ,3 9,6

7.4 576 X

s,J

l 7 4 -27. 9 J .5 J7.3

/2. 7

4 9 l -/4, s

4 6 6 -5, /

4.vi. 17 0 -2.4

9.9

4.6 46 7 0.3 8 ,6 J6,J

l 9 9 2 2 9 6 74,5 574 22,8 72.2 5/,6

l 9 9 2

/o.3

2.Hi.

l.Hi.

2.vi. ? .p

l.vi.

2.vj.

5,9

2 1 9 -26,2 6,3 4 8 2 -/6. / 9,s 45,4

3 .vi. 2 0 2 -7,5 5,4 503 4.4 9.9 4o, 2

4.vi. 20 5 1.3 5,1 555 10,3 9,4 J6, 9

')Aus Laufenden Wirtschallsrechnungen (1. Halbjahr 1991 ohne Berlm-Ost). Ehepaare mit zwci Kindern, ci간 도hepa린ner ist

Angestellte(r) oder Arbciler(in). In den ncuen Landcm und Bcrtin-Ost liegt die monalliche Bruttoeitikommensgrenzc 1991 zwischcn
2 300 und 3 800 D M - 1992 zwischen 2 400 und 3 900 D M , im frilheren Bundesgebiet 1991 zwischen 3350 und 4 900 D M -
1 9 9 2 zw i s c h en 3 5 0 0 u n d 5 1 5 0 D M .

Quclle: Statistisches Bundc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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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n ve st i ti on en

6.1 Investitionen in d e n n e u e n L a n d e m u n d Berlin-Ost

Bruttoanlageinvestition

Gegenstand der Nachweisung l 9 9 l l 9 9 2 l 9 9 3 1 9 9 1 bis 1 9 9 3

M i l l i a r d e n D M

jeweilige Preise

Insgesamt l f l l t l l t t l l f t t l l l l t l t l f t l 87,2') 115,6') l38 b) 375 c)

Ausrustungen l t l l t l l l t l f t t l l l l . l l t l 41,8') 47,2 ') l53 ')

B a u t e n
f t f f l l l l l l f l . l f t l l . t l f l l x l l l 45,3 ') 68,4 U) s:? 222 c)

Unte rne hme n insgesamt ') l l f l f t l l L l l 7o,5 93,8 l l3,2 2 7 7

Land- und Forstwirtschaft ............ | 1,5 1,5 | 2,0 | 5

Produzierendes Gewerbe ............ | 28,4 36,9 46.4 l l 2

H a n d e l . . 1 4,5 5,2 | 6,5 ) 16

Verkehr, Nachrichtenubermittlung . . . . l5,7 22,o 24,0 | 62

Dienstleistungsunternehmen ....... ..| 20,4 28,2 34,3 | 83
da ru nt er : o h n e Wohnungsvennietung ..| 7,9 lo,2 10,8 | 29

Staat, Organisationen oh ne Erwerbs-
z w e c k

l l l f f f f f l f l l . f l l l f l l l l l l l l x l l4,o l9,o 22,0 | 55

Investitionen von Unternehmen aus d e m fniheren BundesgebietU)

V e r a r b e i t e n d e s G e w e r b e
t l l f l f l ☞ l l l t 8,o l5,o 16,5") | 40

Ba ug ew er be l l l l l t l . l l l l l l l l l l l l f l t 1,2 | 1,8 2,1") | 5
H a n d e l l t l l l l t t l l l . l l l t l l l l l l l f t l t 2,8 4,o 4,5") | 11
Dienstleistungsunternehmen

(ohne Wohnungsvennietung) ......... | 2,6 3,2 | 3,8'') | 10

Investitionen je EinwohnerU)
Niveau des friiheren Bundesgebiets - 100

Insgesamt ................,........ 62 8 o 9 7

Nichtoffentliche Investitionen ......... | 59 7 5 5 3

U n t e r n e h m e n

(ohne Wohnungsvermietung) ....... ..| 66 84 | 104

Offentliche Investitionen ............. | 92 l 2 o l 3 o

i) Sektorale Anga ben durch Ifo-Institut Miinchen. - Quelle: Bundesministehum fiir Wirtschaft.
') Ifo-Institut Miinchen. Auslandsaktivitaten iiber westdeutsche Tochter mit enthalten.

U) Berechnungen u n d Vorausschatzungen des Bundesmmisteriums fur Wirtschaft,

'b Ergebnisse der Volkswirtschaftlichen Gesamtrechnungen des Statistischen Bundesamtes.
b) Vorausschatzungen des Bundesministenums fur Wirlschaft.

U) EinschlieBlich 2 .Halbjahr 1990.

Ub Investitionsplane des Unterneh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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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nvestitionen

6.2 InvestitionsfBrderung im R a h m e n der 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 und des Europlischen Regionalfonds
6.2.1 N e u e L I n d e r u n d Berlin-Ost

Insgesaml

1991 1) 5 7 ? 2 4 2 9 o 6 lo 7 2 9 4 s 9 7

l 9 9 2 7 o 4 9 3 9 7 2 8 9 o 3 l 6 2 9 9

1992 l.Hj. 2 8 9 9 19 8 7 4 4 4 5 3 l 3 7 o

2.Hi. 4 l s o l9 8 $ 4 4 5 7 8 4 9 2 9

1993 l.Hj. 라聾출s l3 3 3 6 3 3 9 3 l 9 l 7

19 9 3 Jan 2 4 출 l 2 9 9 3 o 3 7 s

9
7 o 7 2 9 o

2 7 2 2 3 7

Apr 4 5 6

)!o2

3 7 l

7 4

2 4 5 l

l l o

3 o 7 9 7 o 9

M t i 糾 l l 2 7 3 3 8 6 3 2 7

J u n s 3 l

Iul

l 2 o 9 4 l o 5 l o l 5

6 s 9 7 l 7 6 l 4 4 9 린 7

C e w e r M I c h e WIrtsch.ft

1991 1) 7 5 2 34 7 $ 4 3 l 4 3 IS 1 7 0 1고7 9 2 o 1 7 0 9 9 9

l 9 9 2 6 2 3 6 3 s 3 9 7 6 3 8 o 4 2 7 2 8 7 7 4 5 165 8 5 7

1992 l.Hj. 2 6 o 3 l8 3 2 l 3 5 2 7 9 9 9 3 9 7 5 3 7 l 2 s o

2.Hi. 3 6 3 3 l7 o 7 i 2 8 5 3 3 2 7 3 4 7 9 9 2 9 4 6 o 7

1993 l.Hj. 3 6 8 5 ll 8 l 9 2 3 5 o l 3 s 8 4 4 6 4 7 l s l o

1 9 9 3 Jm 2 2 s l 2 o o 2 3 7 6 l 7 l 8 5 5 lo l

9
7 4 2 l 9 4 9 4 l 8 l 9 6 5 7 g o l4 출77

3 4 3 l o4)l 2 o 6 l6l 3 4 o 6 7 4 9 6

Apr 7 撚 2 9 l 5 5 8 3 3 6 l 9 5 2 4 l4 7 9 4

M t i 5 s 4 l o 4 7 2 2 o 2 o 7 5 4 8 9 6 l露출

J u n l l l 7 3 6 6 l 6 8 6 3 7 2 l3 2 5 o 2 2 9 s <

Jul 5 l 9 6 5 8 4 9 7 7 4 9 4 lo 2 l 5 6 7 4 4

WIr tK ht fl in th e Inlrtstruktur

1991 1)
l 9 9 2 8 1 3 4 3 3 2 2 651 2 0 2 7

1992 l.Hj. 2 9 6 9 2 6 3 7 l

2.Hi. 5 l7 l 72 5

l 5 l 7

1 9 9 3 Ja n

F c b 6 0 5 0 2 2 8 9 9 4

2 8 8 2 6 6

l糾 l2 6

M a i 2 2 6

7 6

9 5

l6 6 l 2 o

J u n

1993 l.Hj.

Apr

2 7 7 9

l 5 5 3

5 s 9l o 4 3

l 6 s 6

3 2 l

M r z

3 9

8 7

9 2 4 4 4 3 3 o l5 9

Jul l 4 o 5 9 2 4 7 2 l5 3

1)Enthllt Angaben seit Einftlhning der FBrdcrung, das hclCt seit Oktober 1990.

Quelle: Bundcsministchum (tlr Wirt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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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nvestitionen

6.2 1nvestitionsfBrderung im Rahme n der 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 und des Europaischen Regionalfonds
6.2.2 Gewerbliche Wirtschaft u n d Wirtschtftsnahe Infrastruktur n a c h L a n d e m

Millionen D M

출ewerblichr W l r b c h a f l

Btwllligung

Zugninde Iicgcndcs Invcstitionsvolumcn

1991 1) l2 7 6 3 l 6 8 4

l 9 9 2 8 2 8 3 3 7 8 4 l l 4 4 8 6 3 0 6 4 3 8 1 l l 9 4

1993 l.Hj. 2 9 4 4 8 8 2 2 7 8 7 l 3 9 8 2 7 8 3 l o 2 s

FOrdcrmittcl

1991 1)

1
1 2 5 2 5 1 5 2 5 3 4 l 5 8 9 1 2 8 2 351

l 9 9 2 1 6 4 3 5 5 3 l 6 g 7 l 3 o 3 9 7 3 2 2 1

1993 l.Hj. 6 o 7 1 6 6 4 4 6 2 9 9 6 0 9 2 2 4

In Anspruch gtnomnwne Flrdennittd

1991 1) s 3 7 s l 3 l 2 9

l992 2a
2 2 5 l l3 4

1 3 7 l l 3 l 9 7 料 7ft5 l 5 4

1993 l.Hj. 3 o 3 l 2 3 184 3 0 5 3 9 0 5 3

sKherung und Neuschaffung von ArbeltsplStzen (Anzahl)

1991 1) s 2 o 6 7 3 2 7 8 7 9 o 2 l 8 6 9 7 l 9 4 9 2 8 2 2 8 6 2 7

l 9 9 2 l9 6 2 2

l993 l.Hj. 1
l8 s 6 l 2 7 8 2 9 1 0 3 7 9 7 4 l 7 4 5 4 2 o 4 8

l9 2 6 l l l l5l 3 2 6 8 l l l 3 o 2 9 3 6 l l2 3 8 7

WIr ts ch af bn ah e Infrastruktur

蘿를耐犯u惡鵬雌露

Zugnindc liegendct [nvcstitionsvolumcn

1991 1) s 3

l 9 9호 6 3 4 221

1993 1.HJ. 1
7 5 2 l l 5 6

4 3 8 33:
l o 5 l

l 4 o 7 l9a

5 8 8 8 3 4 8 3 1 0 3 l 8 7 7 3

FOrdcnnittcl

1991 1) 4 8 3 7 6 9 7 9 5 52 9 4 l

l 9 9 2 4 2 7 3 6 9 l9 31
5 8 9

2 9 2 8 0 6 5 6 4

1993 1.HJ. 3 7 9 6 s 3 7 5 5 6 l o 8 硝

In Anspruch genonuiHne Fonlennittd

1991 1)
2 8 3 3 9 7

l8

l 9 9 2 6 I 3 3 7 8 2 7 5 i!l

1993 l.Hj. 1
2 8 3

9 7 4 0 1 8 0 121 lll lo

I)Enthilt Angtbcn scit EinfHhning dcr FBrdcrung, das hciBt scit Oktobcr l99o.

Quellc: Bundesministcnum fBr WirtschaR

- 8 / 9 -



D r u c k s a c h e 1 2 / 6 8 5 4 Deutscher Bundestag - 12.Wahlperiode

N u m m e r 101
.. . .

7 A u G e n h a n d e l u n d innerdeutscher W a r e n v e r k e h r

7.1 A u B c n h a n d e l s u m s a t z e

Milli xrden D M

Insgesamt

l 9 8 9 4l,l 4l,l 5o6,5 64l ,o 547.6 682,l 7,5 6,0

l 9 9 o 38,l 55o,6 642,8 573,5 68o,9 4,0 5,6

l 9 9 l 633, l 6 4 3,9 665,8122,9

lo,9 l7,5 648,4 1,7 2,6

l 9 9 2 9 .6 l3 ,8 628,o 6s7,4 637,s 6 7 lJ 1,5 2,1

Mittcl- und ostcurop&ischc Lander 1)

l 9 8 9 26,l 29,o l 9 2 24,5 4 5 ,4 53,5 57,5 5 4 2

l 9 9 o l4,9 4o,72 l,8 55,9

6,1 11,4l 9 9 l 26,4 l8,7 3o.5

l 9 9 2
.. 29,8 2 3 z 36,6 5 3 3

26,o 32,6 37,4

4,6 7 f 3o,4 3o, l 3s.o 3 7 3 l3,l l 9 3

Pr oz en t

Antcile dcr mittcl- und osteuropaischen LBnder (Insgesamt = 100)

l 9 8 9 6 ,5

65,o

l 9 9 l J6. 4

l 9 9 2 1
7o.5 3.8 3.8 8.3 7.8

l 9 9 o 7s,3 4,0 3.6 6,4 7,8

6J,5 4.2 4.0 5.1 5,6

4s, / 52, 7 피,를 피,曆 5,5 5,6

Vcrindcrung gcgcnUber 1989

Insgcsamt

l 9 9 o -44, 5 -7,4 8,7 0,3 4,7 -o. 2

l출출l -73, 6 -5 7.5 25,o /,7 y 7.6 -2, 4

l 9 9 2 -7<. 7 -66. 4 2g.o 2,6 16,4 -7, d

Mittel- und ostcuropSischc Lander I)

l 9 출o -43.-2 2.9 13,2 -4,3 .19,3 -0,4

l 9 9 l -76. 6 -6o, 6 37, 4 6.1 -28. 2 -5o. o

l 9 9 2 -s2, J -7J. 2 J7. p 22,p -22. 9 -3o. 2

1)Albanien, Bulgarien, Tschcchoslowakci, Polcn, RumSnicn, ehcmaligc UdSSR und Ungarn.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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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 u C e n h a n d e l u n d inne rde uts che r W a r e n v e r k e h r

7.2 A u B e n h a n d e l s u m s a t z e d e r ne u e n L a n d e r u n d Berlin-Ost n a c h Teilen des

Internationalen Warenverzeichnisses fur den AuCenhandel (SITC -Rev. 3)

Millionen D M

0 2 9 0 2 1 3 0 7 4 0 7 5 4 7 1 1 4 7 1 2 8 5 1 5 9 8 1 0 9 7

8 2 1 3 2 4 8 7 1 2 9 5 1 4 5 5 5 4 5 9

2

2 3 8 8 1 4 2 6 5 1 9 5 5 6 6 0 6 5 9 9 4 2 1 4 o o

3

8 2 1 4 5 5 5 2 4 2 0 4 2 6 7 7 2 0 8 2 8 3 1 2 8 1 1 2 9

4

4 6 2 8 8 3 l5 l7 7 5

5

2 5 0 4 1 3 5 1 6 0 6 5 8 1 4 6 5 9 3 9 6 6 2 5 2 8 2 3 4 1

6

6 6 7 8 3 9 0 6 1 5 6 1 1 8 2 7 6 7 7 2 5 0 1 0 2 3 8 9 2 3 1 2

7

1 3 9 5 6 6 6 4 7 2 6 5 6 2 5 4 0 1 9 8 8 5 2 0 2 4 1 8 4 6 6 6 4 5 0

8 2 3 0 3 1 4 9 2 7 0 0 7 3 8 5 0 5 1 5 5 5 8 1 5 4 9 9 3 8

9

1 3 3 0 8 1 8 1 1 3 2 3 7 4 51 1 15 8 6 2

4 1 1 4 2 2 2 8 5 2 1 0 8 6 0 9 5 9 6 4 1 1 0 5 3 8 0 7 2 1 7 4 5 0 1 3 7 9 3

Pr oz en t

Insgcsamt - 100

0 7,1 5,7 3.7 5.7 2.8 3,4 9,2 8,0

1 를.o ;,린 0,S 1.3 /,? 0.1 0,3 0,4

2

5,8 6,2 4.8 5.8 1,5 1.6 2,4 2,9

3

38,7 27.9 5,1 2.2 1,6 0,9

4

20,0 24,3

0,1 0,1 0,1 0,0 0,0 0,0 0.0 0,0

5

6.1 5,9 5,6 6.1 11,3 10.4 14,5 17,0

6

16,2 17,1 14,4 19,0 16,5 13,2 13,7 16,8

7

33,9 29,1 24,5 26.5 4s,4 53,2 48,5 46,8

8 5,6 6,5 6,4 7,7 /2,5 /4,6 8,9 6,출

9

3,2 3,6 1.0 0,0 0,9 1,3 0.9 0,4

Insgesamt 1 ; o o 1 0 0 1 0 0 / o o / o o / o o / o o / o o

Quelle: Statistischcs Bunde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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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 u C e n h a n d e l u n d inne rde uts che r W a r e n v e r k e h r

7.3 AuOenhandelsumsatze der neuen Lander und Berlin-Ost nach LSndergruppen

Millionen 體M

Industiialisicrte westlichc L A n d e r 9 2 5 6 5 6 6 o 3 9 3 5 4 50 1 6 9 1 4 5 1 0 5 4 4 5 4 4 6 5 0

E G - L i n d e r 4 l 9 s 2 6 7 8 2 3 3 9 2 4 7 6 3 5 0 8 2 9 3 1 2 9 7 8 3 167

Entwicklungslander 2 3 o o 1 2 7 3 69 1 4 2 7 2 6 8 8 2 115 1 3 9 6 1 7 8 9

Mittcl- und ostcuropaischc LSndcr 1) 2 6 l 4 2 14 8 5 4 6 1 2 2 4 6 1 6 2 8 9 7 5 2 9 8 1 1 11 4 2 3 7 1 8 5

ehcmaligc UdSS R 2 8 8 1 16 5 7 6 1 7 7 6 1 9 0 4 9 5 5 4 2ls o 5 2

8 o 2 6 7 5 1 7 6 1 6 8

Insgesamt 2)

9 1 0 7 4 2 5 4

Asiatische Staatshandelslandcr 5 5 0 1 1 2 5 2 8 5 9

4 1 1 4 2 2 2 8 5 2 lo 8 6 o 9 5 9 6 4 1 105 3 8 0 7 2 17 4 5 0 13 7 9 3

P r o i c n l

Insgcsamt - 100

Industhalisicrtc wcstlichc L & n d e r 22, 5 24.曆 56. 2 피를. 9 /6,燎 13.4 25,5 J5, 7

E G . L & n d e r ;o. 2 7/. 7 2/,5 25,8 8.5 7.7 17,1 25,o

Entwicklungslindcr 5.6 5,6 6,4 4,5 6,5 5,6 8,燎 /3, o

Mittcl- und ostcuropiischc LBndcr 1) 6J,J 65, 燎 56,4 48. I 70,5 7s, 65.5 53,1

chcmaligc L U S S R J<. < J5. p 35. 2 30,0 40.3 4<,6 J/,燎 피母. 2

Asiatische Staatshandclslandcr 2,0 2.4 1.0 0,5 2,1 1.燎 1,0 1,2

losgesunt 2) / o o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Albanicn, Bulgancn, Tschcchoslowakei, Polcn, Ruminien, chemaligc Ud SS R und Ungam.

2)EinschlicCIich Polargebiete, SchifFs- und LuRfahrzeugbedarfund Nichtennittelte Under und Gcbiete.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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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 u O e n h a n d e l u n d innerdeutscher W a r e n v e r k e h r

7.4 W a r e n v e r k e h r d e r n e u e n L a n d e r u n d Berlin-Ost

A u B e n h a n d c l innerdeutscher W t r e n v c r k e h r Saldc n

Einfuhr Ausfuhr BezOgc der neucn ]Licferungcn der neucn
Zci tr au m dcr n c u e n L a n d c r Llnder und Bcrlin-Ost |Undcr und Bcrlin-Ost A u B c n h a n d c l inncrdcutschcr

u n d Bcrlin-Ost tus d c m frOhcrcn in d a s frdhere Warcnvcrkchr

BundcsRcbict Bundcsgebict

Millione n 朧M

l 9 8 9 -37 .898

l 9 9 o l5 2 2 l -13 0 5 2

6 5 9 o -37 7 4 8

4 l 9 7 -53 1 5 7

6 9 7 l 피 9 9 o

l9 9l l.f. l 8 2 7 -6 o 9 4

2.vi. 7 5 9 -9 4 6 8

3.리. l l s 9 -1 0 2 2 6

4 .v .

l 9 9 l

4.vi.

2 8 4 5

4 l l 4 2

2 2 8 5 2

lo 8 6 o

9 5 9 6

3 o o 7

3 l l o

2 4 7 6

2 9 l 3

2 3 6 l -11 9 5 9

l99 2 l . v . 2 o 5 o

4 l l o 5

3 8 o 7 2

8 l & 4 7 2 o 5

2 l 3 2 6 8 2 7 4

l7 4 5 o 4 6 7 3 3 8 9 8 5

출찰출2 l 3 7 9 3 6 3 3 출s lo 2 2 8

l 9 9 o

4 o 7 2

l 7 o 9 -11 0 3 3

2.vi. 2 3 2 3 출83 -12 9 1 4

3 .v . 7 2 9 -13 3 5 9

4 .Vj. 2 7 5 l 7 7 6 -15 8 5 2

l993 l.를.

9 9 7 7 7 3 s 2 2 3 6 l

4 9 3 7 t!3 6 8 2 2 7 4

3 2 3 5 l l 5 9 6 2 l 2 9

l2 4 7 5 2 2 4 8

5 2 o 6 l4 2 9 3 2 3 3 4

3 7 6 o l3 4 6 7 2 4 3 4

3 3 o 6 l5 5 3 2 2 6 l 8

2 4 7 l 3 2 o o l6 o 7 o 2 7 l l

3 5 2 7 l8 3 l 7 2 4 6 5

l4 7 6 4 2 5 o l -1 2 2 6 3

Fr o z e nt

Verlndemng gegenObcr Voijahreszeitraum

l 9 9 o -44.5 -7.4 /65,2 小라曆

l ? 9 l -J2, f -f4, 2 //9,/ 8,6

l ? 9 2 -/ /,4 -22, 5 55,< /피를

l 9 9 o 4.때. -71,4 -4,4 788,9 24,J

l 9 9 l l.를. -J9,3 -4/,5 372,3 2s,9

2.적. -7린,燎 -68,發 ?9.2 -/, 6

3.Vj. -5, 9 -56, ; 라哈,7 /3.2

4 .v . -2/, 5 -47.8 94,4 -/,2

l9 92 l.vi. -J4, / -2J,燎 6o,9 7,o

2.때. -6,2 2.2 33, 9 25,燎

3.Vj. -/5, 2 -2/, 4 25,8 2o.6

4.VJ. /6,5 -32. 28,2 5,<

l9 93 l.vi. 9.6 2.를

Quellc: Statistischcs Bundc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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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m m e r 1 0 5

8 Produzi erende s G e w e r b e

8.1 Index der Nettoprodiiktion *)

FrQhcrcs I Dcutsch- | Ncuc | Frllhercs
Bundcs- | land | Landcr und | Bundcs- land |Undcr und | Bundcs- | lar를

Zcitraum Berlin-Ost Bcrlin-Ost | gcbict Bcrlin-Ost | gcbict
2 .Halbjahr 2 .Halbjahr Vcrdnderung gcgcnilbcr

Vorquatlal/Vormonal Vonahrcszcitraum
= l o o P r o z e n t

l 9 9출D ll7,7 5 .J

l 9 9 l D 7 7 ,3 l2l,o 2 .s

l99意 襲 78,9 ll9,4 33: = > <三 2.1 -1,3 -0.燎

l 9 9 o 4.v i 9 7 ,3 l25,4 103,3 .5.1 8.9 6.7 J.2

l 9 9 l l.v ) 79,l l l 9 3 98,4 .18,7 -4,9 --1,7 4.2

2.v i 7 3 .6 l 2 2 3 99,8 -7,燎 2.5 1.4 5 .8

3.vi. 76,3 ll7,6 96,3 3,7 .3.8 .3,5 -25. 6 2.? .0. 5

4.vi.

1
8o,o l25,o lo2,o 4,8 6.3 5.9 -; 7.曆 -o. J -;.5

1992 1.V j 74 ,8 l2 l.6 99,9 .6,5 -2,7 -2.0 -5,4 1.9 1.5

2.vi. 76.3 l2o.7 9 9 2 2,1 -0,7 -0.8 J .7 -/,3 -o. 6

3.vj. 8o,4 ll 6 J 95,il 5,3 -3,7 -S.4 5.4 -/,2 -o. 5

4.vi. 84 ,l l l9,o 9 8 2 피.를 를.피 괴.5 5.; -피,출 -3. 7

l 9 9 3 l.vi. 7 5 .4 lo9 ,6 90,9 .10,3 -7,9 -7.4 0.8 -9. 9 -9. o

2.vi. 82,8 lIl,o 92,4 9.8 1.3 1.7 s .5 -8. 燎 -6. 9

1990 O k t lol ,3 l32,s lo8,9 1,1 7.3 6,2 6.l

N o v lol ,5 l26,8 lo4,6 0,2 -4,3 -J. 9 J.J

D e z 8 9 J ll7,o 9 6 3 -" ,/ -7. 7 -7.p 4 .o

19 9 1 Jtn 8 4 J ll 6 J 96,6 -5.6 -0, 7 0.3 J.9

F c b 72,6 ll4,6 94,1 -13,8 -/,4 -2. 6 4,o

M r z 8o,5 l27,o 104,4 10.9 /o.8 7o.9 2.s

Apr 72.5 l 2 3 3 loo,6 -5. 9 -2. 9 .3. 6 曆.i

M a i 7 4 ,8 ll 8 2 96,8 3,2 .4. 7 .J. s /,<

J u n 7 3 .6 l 2 5 3 102,1 -1.6 6.0 S.5 7.5

Jul 75,5 l l8,o 96,5 2,6 -5,8 -5.5 -29. 9 1,3 0.2

A u g 74 ,5 lo9,4 89,8 .1.3 -7,3 .6, 9 -2J, 4 0,6 -1,9

sep 7 8 .8 l25,5 lo2,5 5.8 14.7 14.1 -?;. 2 1,6 0,0

o k t 8 l,3 l3 3 2 lo8,o 3,2 6,1 5.4 ./9. 7 0.5 -0,8

N o v 82 ,4 l27,7 l o 4 3 1.4 -4,1 -J. 4 .;s.s o.7 -o.

D e z 7 6 3 ll4,l 93,6 .7,4 -10,6 -7o. J -;4.5 -2, 5 -2. 8

1 9 9 2 Jan 72,5 ll6.4 95,6 -5. o 2,0 2.1 -7J. 9 0,2 -1,0

r 7o,5 ll9,o 97,6 -3.8 2.2 2,1 -2.9 3,8 3.7

8 l 3 I29,4 lo6,6 75.5 s .7 9.2 1,0 1,9 2.1

Apr 77.3 l 2 2 J loo,6 -4. 9 -5.5 .5.6 6.6 -0, 8 o .燎

M a i 7 4 ,4 l l8,6 97,4 -3.燎 -3.0 -3.2 -0,5 0.3 燎.6

J u n 77,3 l 2 l J 99,5 3,9 2,2 2.2 5.0 .3,3 -2. 5

Jul 7 7 ,o ll5,6 94,9 -0.4 .4.6 -4.6 2.o -2. o -;.7

A u g 7 8 ,o lo7,9 89,4 1.3 -6,7 -5.8 4.7 -;,4 -o. 4

霧출p 8 6 2 l25,l 103,0 10,5 15,9 15.2 9,4 -0,3 0,5

o k t 87 .4 l28.5 lo 5 .7 1.4 1.7 2,6 7.5 -J. 5 -2. /

N o v 8 6 .() l2o.8 99.6 -1.6 -6.0 .5.8 4 .4 -5. 4 -4. 5

D e z 78.8 lo7.8 8 9 2 .8.4 -10.8 .10.4 3.3 .5.5 -4. 7

19 9 3 Jan 7 3 .4 lo4 .4 86,7 -6.9 -3.2 -2.8 1,2 -/o.J -9. J

F e b 기 c lo4.9 8 6 .9 .3.0 0.5 0.를 1.0 .11,8 .//.o

M r z 8 ).5 l l9.5 9 9 J 14,5 13.9 14.2 o.2 .7.7 -6. 9

r 1
8 l o ll l.3 92,7 .o. f -6.9 .6.6 J .o -9. o -7.9

79,9 108,9 9o,4 ./.6 .를.를 .2.J 7.g . .2 .7.7

Ju" | 87,4 112,9 94,0 9.4 3.7 4.0 13.1 .6. s .5. 5

*)Fachliche Untcrnchmenstcile; arbeitstaglich bereinigt. Bethebe von Unlcrnchmcn mit 20 BeschaOiglen und mchr.

Quellc: Stalistischcs Bundc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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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tscher Bundestag - 12.Wah1periode D r u c k s a c h e 1 2 / 6 8 5 4

N u m m e r 1 0 6

8 Produzierendes G e w e r b e

8.2 Index der Nettoproduktion (ohne Bauhauptgewerbe) *)

Frtlhcrcs Neuc | Frllhcrcs
U n d e r u n d Bu n d e s - LBndcr und | Bundcs- Under und | Bundcs- | land

Zcitraum | Bcrlin-Ost Bcrlin-Ost | gcbiet Bcrlin-Ost | gcbiet
U2. Halbjahr Verandcrung gcgcnUber

Vorquartal/Vormonat Voriahreszcitraum

= l o o Prozcnt

l 9 9 o 脚 ll 7 2 5./

l 9 9 l 襲 72,3 l2o,6 99,l 2 ,9

l 9 9 2 醫 67,il l l 8 3 9 7 2 = 는 4 三 .6,2 .1.9 -1,9

l9 9 o 4 .vi. 97,l l25,4 103,9 .5.5 10,2 8,0 5 .J

l 9 9 l l.vj. 7 8 ,o l2o,6 100,2 -19,7 .3.8 -3,6 4.8

2 .vi. 67.7 l 2 l 2 9 9 3 -13.2 0,5 .0.9 5,p

3.vi. 69, l ll6,o 9 5,o 2.1 -4,3 -4,3 .J2. 燎 I.f -1,2

4 .vi. 7,7 7.4 7.3 .23.4 .0.6 .1,9

.7. 燎 -/.5 -/./ -12.1 7,피 燎.를

2.vi. -7,0 .2.6 -i, J -5. 5 -/,를 -/,8

3.vi.

74 .4

6 8 .6

63 ,8

6 6 2 93,5 4.6 -4.1 -4. / -4. 7 -/. 린 -/, <

7 2 ,8 96,9 70.0 3,3 3,6 -2. 2 -J, 4 -4, 9

l.vi. 67.o 91,0 -8.0 -7.0 .6.1 -2,3 .10.3 -9. 7

2 .vi. 6 8 3 89,8 1,9 -0,9 -1,3 7,1 -8,7 -7.s

1 9 9 0 O k t 98,9 108,3 .0,3 7.1 6,1 <,2

N o v loo,4 104,9 1.5 -J, 4 -5. / 5,<

D e z 92. l 98,4 -S.J -<. J -6. 2 4.2

1991 Jan 82,9 98,3 -70.0 .0,9

l 9 9 2

-o, / 雌,o

F c b 74,4 97,6 -10,3 燎./

l24 .6 lol .9

l.vi. l 2 2 3

l l7,9

lo9,7

lo8,7

l3l,l

l26,6

ll8,6

ll7,5

ll7,6 -o, 7 5 ,曆

M r z 76,6 l26,8 104,7 3,0 7,8 7,3 2,출

Apr 6 6 2 l22,l l00,0 -13.6 -3,7 피,5 8,/

M a i 68,7 ll7,l 9 6 2 J.를 .피,/ -J. s ;,8

J u n 6 8 2 l 2 4 3 lol,7 -0,7 6.1 5,7 7.4

Jul 6 8 ,6 ll6.3

l9 9 3

loo.8

l l9,o 9 7 z

ll 4 2

4.vi.

95,2 0.6 -6,4 -6.4 -J 7.4 4.3 -0,4

A u g -J2. / 라피 -2,피

5.0 14.7 14,3 -28. 4 /,/ -0.출

67,6

72,7 2,4 6.2 5,3 -26.5

scp

0,3 -1,5

75.5 l27,o 小.9 -J.피 -2.를 -를피.5 0.3 .1.0

7 5 .o l l 5 2 95,1 -0.7 -9,3 -8,5 .18,6 -2,9 .3,4

1 9 9 2 Jan 6 9 3

7 l,o

ll7,8 97,3 -7.를

s;
2,3 2.3 -16.4 0.3 -1.0

F c b

o 撫

66,o 98,9 -괴燎

l23,8

2.燎 1,6 -11,3 2,1 1,3

lo 7 ,9

l2o,l

l3 l,5

M r z 7o,4 l28.9 106.2 6.7 7.3 7,4 -8.1

88,6 -1.5 -7,2 -6,9

l o l 3

lo6,7

lo3,9

1.7 1.4

Apr 6 5 J l2o,7 99, l .7,4 -6, 4 -<. 7 -/,3 -;, ; -o. 9

M a i 6 2 2 l l6,9 95.7 -4.6 -3,1 -J. 4 -9. J .o. 2 -o, 5

J u n 6 3 .9 l l9,5 97.6 2.7 2.2 3.0 -<. j -5. 9 -4, o

Jul 62,9 l l3,6 92,7 -1.6 -4.9 .5,0 -s. j -2, J -2. 6

A u g 6 4 J lo6.o 87,1 2.1 -6.7 .6,0 .5. o -/.燎 -;. 7

scp 7 l,4 l22,9 100,7 11.2 15.9 15.6 o .6 -o, 7 -o, <

o k t 7 2 ,9 l26,4 lo 3 ,4 2.1 2.8 2,7 0,3 -J. 9 -3. /

N o v 7 3 .6 l l9.6 98,1 ;,0 -5,4 -5.1 .2,5 -5. 8 -5. 燎

D c z 7 l,8 lo7,7 8 9 2 -2.4 -9,9 -9,; -f. J .<. J -<. 2

19 9 3 Jan 65,3 lo5.o 87,1 .9.1 .2.5 .2.4 -J. 8 -/o, p -/o,5

F c b 65. 4 lo5.6 87.6 0.2 0.6 0.6 .o. 9 ./2. / -//. 4

M r z 7 o c l l8.6 9 8 그 7.3 13,3 12.1 .o. J .s. o -7.J

Apr 66.7 lo9,l 9 o 2 -5.0 -8.0 .8.1 2 .J .9.6 -9. o

M a i 6 5 .s lo6.6 87.it -/.J .2. J .2. 7 5.s .5. s -8. J

J u n 7 2 .4 llo.4 91,3 10.0 3.6 4,0 13.3 -7. < .<.J

*)Fachlichc Unternchmen.stcite, arbeiliitagtich bereinigt Betn'ebe von Unlernchme" rnit 20 Beschanigte" u"d mehr.

Quclle: Slatistischcs Bundc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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毒Pr o d u z i e r e n d e s G e w e r b e

8.3 Betriebe in d e n n e u e n L a n d e r n u n d Berlin-Ost

Z*h1 der Betrkbe von Llntcmchmcn mlt 20 Bcsthlftlgtcn u n d m t h r

l 9 9 l 蘿 lo 4 5 5 3 7 o 7 ll 2 2 9 7 3 l 9 9 o 9 8 3

l 9 9 2 讀 lo 8 7 4 4 4 2 6 3 7 5 4 o 5 7 2 7 7 8 l 2 8 o

1991 Jan 9 9 2 5 3 t 2 7 o 8 7 2 s 2 6 l 6 8 2 8 4 4

9
lo 3 3 4 3 5 4 7 3 3 l 2 6 4 9 l 7 8 o 8 6 9

lo 4 5 6 3 6 o 7 3 4 5 2 7 5 l l 8 5 o 9 o l

로
lo 5 o o 3 7 3 7 3 5 7 2 7 7 o l 8 5 5 9 l 5

lo 4 9 6 3 6 7 7 3 3 4 2 7 9 5 l 8 6 3 9 3 2

J u n lo s l 5 3 6 o 7 2 6 o 2 8 9 5 l 9 2 4 9 7 l

Jul lo 3 9 5 3 8 7 7 o 7 3 2 9 3 5 l 9 4 3 9 9 2

A만오 lo 3 4 o 3 8 6 7 o o l 2 9 5 3 l 9 5 2 l o o l

sep lo 3 s o 3 8 8 6 9 7 3 2 9 8 9 l 9 8 2 l o o 7

o 撚 lo 7 3 4 3 g 8 6 9 o 6 3 4 4 o 2 3 2 7 l ll 3

7
lo 7 o o 38il 6 fl32 3 4 8 o 2 3 5 5 l l 2 s

lo 7 l 8 3 8 o 6 8 4 6 3 4 9 2 2 3 6 2 l l 3 o

1 9 9 2 Jan lo 5 l 2 4 o 8 6 5 2 9 3 5 7 5 2 4 l 4 l l6l

9
lo 4 6 4 4 l o 6 3 8 4 3 6 7 o 2 4 8 9 l l8l

lo 5 2 4 4 2 o 6 3 9 l 3 7 l 3 2 5 2 o l l 9 3

祭
lo 5 o s 4 2 8 6 3 4 7 3 7 3 o 2 s 2 7 l 2 o 3

lo 5 5 3 4 3 o 6 3 l 7 3 8 o 6 2 5 9 4 l 2 t 2

J u n lo 6 l o 4 4 l 6 3 3 조 3 8 3 6 2 6 2 s l 2 l l

Jul lo 6 2 4 4 4 6 6 3 2 4 3 8 s 4 2 6 4 o l 2 l 4

A u 8 lo 6 9 l 4 6 2 6 3 5 9 3 8 7 o 2 6 4 7 l 2 2 3

scp lo 7 o s 4 6 3 6 3 5 7 3 !!8s 2 6 6 2 l 2 2 3

o 撚 l l 6 7 7 4 6 2 6 3 8 8 4 8 2 7 3 3 5 l l 4 7 6

言
l l 7 8 7 4 6 5 6 3 9 2 4 9 3 o 3 4 2 4 l 5 o 6

l l 8 3 4 46il 6 3 7 s 4 9 9 l 고라37 l 5 5 4

1 9 9 3 Jan l l 6 9 3 5 l7 6 o 7 3 5 l o 3 3 4 9 2 l 6 l l

9
l l 8 l 9 5 5 5 6 l o 7 5 l5 7 3 52it l 6 2 9

l l 9 o 5 5 s 9 6 ls 4 5 l9 2 3 5 4 2 l 6 5 o

誌
l2 o 9 3 5 7 o 6 2 5 9 5 2 6 4 3 5 7 2 l 6 9 2

l2 l7 4 s8l 6 2 錦 5 3 o 3 3 6 o 3 l 7 o o

J u n 5 料 5 3 3 3 3 6 3 3 l 7 o o

P r o i c n t

Vcrtnderung gegenObcr JihrcsdurchschniR 1991

1 9 9 2 M r z 24,9 27,4

J u n

/5,4

/,5 -/ /,燎 29, o

燎.7

2J,피

語 2,4 25. /

-;o, /

-;o,< J<l, 7 24, 4

/3,2 26, 4

26.6

J/, 9

터터.曆

-/o, 4 를7.릿 72, 7 J8, /

9,< -74,6 7/, <

/9./

1 9 9 3 Jan 75,5 를린, 릿/7,8

F c b /J. o 49. 9 -/4, / 65, 7

-/J, 5 67.p

Apr 77. /

7J,5 77.J

M r z

72, /

/l. 9 5/.o 74. 6 7s. o

75. 7 54. o -/2.燎 79.5

M a i /6, < 5<, ? -/ /,6 7s, 4 曆/, / 72, p

J u n 57. 7 75. 4 s2. 6 72. 9

Qucllc: Statistischcs Bunde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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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roduzierende s G e w e r b e

8.3 Betriebe in d e n n e u e n L S n d e r n u n d Berlin-Ost

Zihl der Btlrltbe ton Unlernehmen mlt 20 Bfscblfligten und mthr

;9:s :39
l l 4 o

l o 5 l 2 671 1 6 7 3 9 4 0

1991 Jin

7 2 8 5 1 1 5 2 2 7 9 7

2 lll

;93
票

2 l7l

7 3 o l l l 6 2 2 7 9 9 2 l 9 o l l 5 o

奈
7 3 l 2 l l 8 8 2 ilo4 2 l 6 4 l l s 6

7 2 8 9 l lill 2 7 9 9 2 l 5 8 l l 5 o

J u n 7 2 l 7 l l 6 9 2 7 8 o 2 l 2 3 l l 4 5

Jul 7 o 3 l l l3l 2 7 o l 2 o 6 5 l l 3 4

A린蘿 6 9 5 9 l l3 3 2 6 9 o 2 o 2 l l l l 5

語
6 9 3 3 l l l 3 2 7 o 7 2 o l 3 l l o o

6 fl67 l o 9 9 2 6 9 8 l 9i!4 l o 8 6

7
6 7 9 o l o 9 6 2 6 8 2 l 93i! l o 7 4

6 !to4 l l o 7 2 7 l o l 9 l 9 l o 6 8

l 9 9 2

를
6 4il8 l o 5 2 2 6 5 s l 7 s 9 l 출22

6 34 6 l o 2 o 2 6 l 2 l 7 l o l o o 4

t<(z 6 5 l l o 2 8 2 6 2 2 l 7 o 6 9 9 5

祭
6 3출7 l o 3 8 2 6 o 8 l 6 8 3 9 7 8

6 2 7 7 l o 3 6 2 6 l 5 l 6 7 4 9 5 2

J u n 를2 9 3 l o 4 9 2 6 2 7 l 6 7蘿 9 3 9

Jul 6 2 8 4 l o 5 5 2 6 5 2 l 66 l 9 l 6

s
6 3 l 9 l o 5 9 2 6 9 2 l 6 6 l 9 o 7

6 3 l 7 l o 5 9 2 7 o 4 l 6 5 l 9 o 3

o 料 6 3 4 8 l o 6 9 2 74it l 6 3 7 8 9 4

a
6 3 5 2 l o 7 7 2 7 5 5 l 6 3 4 8 8 6

6 3 3 s l o 7 4 2 7 5 6 l 6 2 3 8 8 2

1993 Jui 6 o 4 s l o o o 2 6 9 4 l 5 o 7 8 4 4

9
6 o 7 9 l o o 9 2 7 o 5 l 5 l 7 8 4 8

6 l 2 6 l o 2 5 2 7 3 l l 5 l 8 8 5 2

認
6 2 2 8 l o 5 7 2 7 7 l l s 4 5

6 2 5 9 l o 6 l 2 7 9 2 l 5 5 2 l및

P r o u n t

Vcrtndcrung gegenOber Jthrcsdurchschnitt 1991

1 9 9 2 M t l -/J,2

5
-;<.2

-7.; -/9.4

o,7 -2/,J

-24, <

-/o. <

F e b -24,J

-7 9.燎

-2o,3

-2;, 7

-2 7.5

-2<. 를

-o, 3 -2a. 7 -2J, 9

-;2,J

-/ /.J

-4, ;

M

-/<. o

Apr -2J, 7

-;o, 2 -9.曆 -4, i -/ 7,7

-/ ;.o -8. o

-Jo,燎 -/.2

D a -5.燎

1 9 9 3 Jan -7<,5 -;,6

-/.7

-;J,3 -7o,/

-/;.9 -7.J /.2 -25. 4

M a i -/ ;.5 .<. 9 2.o -25, / -2J.출

Qutllc: Statistischcs Bunde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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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Bergbau und Verarbeitendes Gewerbe

9.1 1ndex des Auftragseingangs *)

9.1.1 Insgesamt **)

FrOhcres

U n d c r u n d B u n d c s - LAndcr und | Bundcs- ( land bLAnder und | Bundcs-

Zdtraum | Bcrlin-Ost Berlin-Ost | gebiet Bcrlin-Ost | gcbicl
Vcrandcrung gcgcnObcr

Vorquarlal/Vormonat vorjahreszcitraum
- l o o Prozcnt

l 9 9출D l29,4 5.7

l 9 9 l D l32,4 2.J

l 9 9 2 聾 l 2 9 3 39:: -7,5 -2,3 -2.5

l9 9 o 4.vi. l33 ,4 l o l 3 -/<.2 3.6 2.5 6 .4

l 9 9 l l.vi. l 3 7 3 lo 3 .6 -9.8 2,9 2.3 5 .o

2.vi. l3l ,l 98,8 -9. / -4,5 .4,6 J.o

3.vi. 98,2 /,9 -0,6 .0,6 -5o, o 1.2 -0,6

4 .vi. 99, l 7.7 0.6 0.9 -10.0 .1.7 .2,2

l 9 9 2 l.vi. lo7.l .6.1 8,7 S.1 -6.3 3.7 3.4

2.vi. 96,6

l 3 o J

l3l,l

l42.5

l28,4 .<. J -9. 9 -p. s -5,5 .2,1 -2, 7

3.vi. l25.5 94,3 -7. o -J. 2 .2.4 -13,6 -J. 6 -긴,燎

4 .vi. l2o.9 9 l,5 7p.3 -J. 7 -2.9 -4.4 -7.8 -7. 7

l 9 9 3 l.vi. l22,4 92,5 -2,7 1,3 1,1 o.9 -74. ; -/J,를

2.vi. ll7,l 88,9 5.3 -4,4 -3,9 13.7 -8,8 -8.0

1 9 9 0 O k t l44,o lo8,7 0.2 7.5 7,3 73.5

7 l34,9 l o 2 2 4.2 .6,3 -6. o 7.4

92,9 10,5 .10.0 -9. / -/, 9

1991 Jan 105,6 -11.7 15,1 /J, 7 7J,曆

99,1 -23,3 -5,4 -6. 2 小,출

M r z 10 62 38.7 6.1 7,2

l2l ,4

l39,7

F c b

-/.5

Apr 102,1 -13.5 -3,5 -3,9 ;o, 7

l 4 o 2

M a i l25,4

l32,l

l352

94.3 -14,7 -7,3 .7,6 -3, 燎

J u n l32,6 99,9 10.5 j .7 J.9 7.6

Jul l33.o 0.3 0,1 -47,1 5.S 2,1

A u g 18.9 -7,7 .6,8 .18,7 -3,2 -4,燎

-16.3 10,1 曆.曆 -;<.피 0.9 0.1雪출p
o k t 5,2 3,0 3,2 .12,3 -J.3 -친출

l3l,I 4.8 -5.S -5,4 -11.8 -2.8 -3,2

l22.97

l22,7

93,7 17.3 -<. J

l 3 9 E

loo,o -5. 2

l35,l

-5.3 .6,4

9 3 J

lol,4

lo4,6

98,9

1,2 0.9

1 9 9 2 Ja n //,6 7 /.燎 6,1 .1.8 -1.5

/,曆 라方 4,層 5,8 5,4

M r z l5o,5

l39,7

7.7 7,8 -21,2 7,3 6,1

Apr l32,o -12,3 -11.7 -5.0 -2, 4 -2, J

l2 3 ,9 -6.1 -6.7 .10.9 -/.2 -7.<

J u n

l 3 7 J

l 2 9 J 4.3 5.0 .1.1 -?, <

M a i

104,0 0,1

F c b 104,5 -29,燎

99,5 4,4

92,8 -20.1

97,4 22.8

112,7 11,3

-2. 5

Jul -4, 7

A u g

l27,4 9 5 3 -1f.') -t.4 -2,2 .16,4 -4, 2

ll4,o 85,6 .1,0 -10,5 .10,2 .30.4 .7.1 -s. 2

scp l35J lo l.9 J/.J 78 ,燎 75.o ?,/ 0.1 0,5

o k t l26,o 95,l -2. / -6. 8 -6.7 1.6 -9,5 .9.1

7 l2o,8 9 l,o .8. 8 -4. ; -4.3 .11,5 -7,9 -3,0

ll5,9 sl8 ,4 2s. 3 -4. / -2.9 -3.2 -5.7 .5,7

1 9 9 3 Jan l l5,6 8 7 초 .22. 9 .o. J -I.-t -25.5 -/5. 7 -/6. 2

F c b ll8.5 89.5 6.1 2,5 2.6 11.3 -;5.2 -/4.4

M r z l 3 3 2 loo ,9 19.2 12.4 12.7 19,2 -//.J -/o.5

9
l l6,5 88 .4 -8,3 -12.5 .12.4 4,7 .//. 7 .//,2

ll3.7 86. l -S,(S -2.4 -3.6 19.7 -s. 2 -7. 2

J u n l2l ,l 92,2 21.0 6,5 7.1 17.9 .<. J -5. J

*)Wcrtindcx (in jewciligcn Prcisen). -Bctncbe von Unternehmcn mit 20 Beschafligtcn und mehr.

**) Ohne Bcrgbau sowic ohne Nahrungs- und GenuOmiltclgewcrbe.
Quelle: Statislisches Bundc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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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m m e r H O

9 Bergbau und Verarbeitendes Gewerbe

9.1 Index des Auftragseingangs *)

9.1.2 Auslandsauftrage **)

) 4 c a 7를
Dcutsch-

Liindcr und | Bundcs- 1 lard |Undcr und
FrUhcrcs

B u n d c s -

Zcitraum Bcrlin-Ost Bcrlin-Ost | gcbict Bcrlin-Ost | gebiet
Z.Halbjahr 2.Hi1bjahr Uendbcr

Vorjahrcszdtraum
- l o o Prozcnt

ll言e = > < r
-/, /

-피.를

-J 7./ -3,3 .4.6

-17,4 2.6 1,6 -<. <

101,3 7,0 0.2 0.5 -9. 5

2.vi. 97,3 .10.1 -3,7 .3,9 -5,燎

3.Vj. 97,1 2.9 -0.3 -0.2 -/, 4

99,6 32.5 1.9 2.6 -:f:: -2, o :f::
lo4,9 -J피.8 7,1 5.3 -26, / 피,7 J,를

2.vi. 95,1 .19.4

lo9.6

-9. o

l 9 9 2 D

l 9 9 o

l 9 9 2

l.vi.

4.vi.

95,7

6 o 2

9o,5

9 6 .fl

87,o

89,5

7 l.5

57,7 -9. i -JJ. 7 -;, ; -2, J

3 .VJ. 4 5 ,6 8 9 3 -21,0 -5. 7 -<. / -49. ; -<. 4 -s. o

4.vi. 66, l 88,0 45,1 -2, 4 -7,4 -3?. 7 -7o,4 -/7,<

56,4 93,0 -14.6 6,3 5,6 -2J. / -;7,/ -//,J2.vi.

l2l,l

l l5,5

lll,7

ll 8 z

l)8,4

ll4,o

l l3,6

lls,8

l24,o

l l2,8

l o 6 3

lo3,8

ll o 3

2 .vi.

l.vi.

3:j
4 .vi. loo,8

l99l

l9 9 3

64, l l o 7 3 90.8 13.5 -2.7 .2.3 //. / -4,9 .4,5

1 9 9 0 O k t 76,7 129,0 109,2 / 7.4 5.4 4,6 4.o

7 85.9 117,4 100,0 ;2.o -9. o -s. 4 -9. J

lo9,o 108,2 9 3 U 26. 9 -7.燎 -<, 7 小라릿

1991 lan 69.l 121,5 102,8 .36.6 /2.5 ;o. 2 -/, <

9 6 7 3 115,0 97,4 -2,石 -J. J -5. J -7.9

l54,o 118,6 103,6 128.8 3.1 6.4 -; 7.를

Apr lo8,o l l6,l 99,8 -29,9 -2,1 -3,7 -J, J

M a i 5 8 z l o 9 3 9 2 3 -46,1 -5.9 .7,5 -/o,崙

Ju n 9 4 ,7 ll6,6 99,7 62, 7 6 .7 8 .o -o, 7
Jul 74,2 ll9,o 100,9 -21,6 2,y 1,2 -40.0 3,8 0,7

5
l2l.l lo5.o 91,2 63.1 .11,8 -9,6 출2 -2. J -;.8

73,l ll6,9 99,1 -39.6 11,3 8,7 .21,3 -4, 5 -5, /
o 撚 89,9 l2l ,5 103,6 23,燎 方.9 4.5 17,2 -5, 8 -5, /

s ; 85.9 l l3,l 96,4 -피,4 -6.9 .6,9 0,0 -3, 7 -5, <

l53,l l l2,8 98,9 78,2 -0,3 2,6 40.5 피,5 <.燎

1 9 9 2 Jan loo,7 l l8,o lol ,l -34.2 4,6 2.2 45,7 -2.V .1,7

F c b 5o,l l 2 l 3 101.9 -50,2 2,8 0,8 .25,6 5.5 피.燎

M r z 6 3 ,8 l32,6 111,7 27,3 9.3 9.6 .58.6 / /,曆 7.曆

A p 6o,9 l l5,l 97,1 .4,5 -13,2 -13.1 피린,피 -o, 9 -2, 7

M a i 4 8 .6 lo7.o 90,0 .20.2 -7.0 .7,3 .16.5 -2. / -2. J

J u n 63.5 ll62 9 8 2 30,7 燎.6 9,1 .32,9 -o, J -7,5

Jul 3o,3 I lo,7 9 2 3 .52.3 -4.7 .6.0 .59.2 -7 曆 -8. 5

Aug 35,7 94,9 79,5 17.8 -14,3 -13,9 .70.5 -9,6 -12.S

scp 7o,7 ll3,4 96,1 9S,0 19.5 20,9 -3.3 -3,0 .3.0

o k t 6 o 3 lo4 .6 88,5 -14.7 .7,8 -7,9 .J2, 9 .13,9 .14,6

N o v 46,l lo6,6 89,6 .23,5 1.9 1.2 -4<. J -5,7 .7. 1
D c z 9 l.9 loo, l 86,0 99.3 .6,1 .4.0 .4o. o -11.3 .13,0

19 9 3 Jan 4 9 .9 loo.7 84 ,9 --15.7 0.6 -1.3 .Jo. 4 -/4. 7 -/<.o

F c b 5 9 o lo 9 .4 92,4 18.8 8.6 8,8 /5. 4 -9. 8 -9.J

M r z 6o, l l2o.7 101,7 1.3 10.3 10.1 .5. s -9. o .9. o

Apr 58 .6 lo6.8 90.2 .2.5 -11,5 .11.3 .J. < -7.2 -7./

M a i 66.8 lo2.7 87,1 14,0 -3.8 -3.4 J 7.4 -f. o -J. 2

J u n 66.S 112,4 9 5 z 0,0 9,4 9.3 5,2 .J. 3 -i. ;

")Wcttindcx (in jcwciligen Prcisen). -Belhebc von Unlcrnehmcn mit 20 Bcschalliglen und mehr.

**) Ohnc Bcrgbau sowic ohnc Nahrungs- und GenuCminelgcwcrbe.

Quclle: Statistischcs Bundc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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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Bergbau und Verarbeitendes Gcwerbe

9.1 Index des Auftragseingangs *)

9.1.3 Grunds如린T- und Produktionsg臺諒rgewer辰e

FrQhcrcs

Lt n d c r u n d Bu n d e s - Bundes- | land
Z c i t n u m Bcrlin-Ost Bcrlin-Ost | gebict Berlin-Ost | gcbict

.2.Hi1bJ)hr 2.Ha1bjahr Verlndcmng gegcnObcr

Vorqutdal/Vonnonat Vorjahitszcilraum
- l o o Proz cnt

l99출 膽 lll,o o.6
l 9 9 l 朧

g3:f
l lo,6 -o. 4

l 9 9 2 D lo8.9 3s 三 > 4三 -/5. 曆 -1,5 -2,3

1990 4.Vj. 8o,9 l Io.6 99.4 -33.1 1.8 -1.3 J.o

1991 l.Vj. 73 ,7 l l4,7 102.3 -8. 릿 3.7 2,9 o.<

2.vi. 62,il ll2,9 99,9 -14.S ./,6 -2. J 2,J

3.vi. 6o.i! l o 8 2 9 5 ,il -J. 2 -4. 2 -<. / -49. o -o, 4 -4.層

4.vi. 68,9 lo6.6 95,l /J. J -/.5 .o. 7 -린피.를 -J.를 d , i

1992 l.Vj. 6 3 ,5 l l7,o lo3,4 -7.崙 릿.출 를.s -/J,s 2.0 1.1

2.vi. 52,4 l l2,4 98,7 -17,5 .4.0 -피.6 .16,6 -o. J -/,2

3.vi. 5 5 2 lo5,7 9 3 3 5.4 -5.9 -5.4 -9.3 -2, J -?, 를

4.vi. 5 3 J loo,5 88,7 -3,7 -4,9 -4,9 -22,8 -5, 7 -6, 7

l9 9 3 l.vi. 5il,o lo2,4 90,7 9,1 1,9 2.2 -8,7 -12.5 -73,J

2.vj. 6o,6 lo 3 ,o 91,4 4.5 라商 燎.燎 /小.피 -8,3 -7,4

1 9 9 0 O k t 8 8 2 l 2 l J 108,9 1.5 7.7 7,3 5 ,燎

g 8 o J l l3,4 lol ,7 -S.I -6.피 -<.曆 3,<

74,4 97,1 87,5 -7,7 .14,4 -14.0 燎,2

1991 Ja n 77,o 119,4 106,5 3.5 23.0 21,7 雌.燎

9 69.8 lll,l 98,9 -9.4 .7,0 -7,1 ?,7

7 4 3 ll3,7 101,5 6.4 2,3 7.6 -<, 를

Apr 69.o ll 7 J 104,0 -7.1 3,1 2,5 7.曆

M a i 59,4 lo9,o 9 6 3 -13,9 -7.0 -7,4 -J. 9

J u n 6o,o lt2,6 99,4 1,0 z.J J.2 J .7

Jul 6 4 J l l 3 J lo o3 7,2 0,5 0.9 -58,2 5 .< -2, o

奈
52,7 lo2.7 90,5 -18,0 .9,3 -9,8 .54,7 -J.출 -7. 7

65,4 lo8.7 96,5 24,1 5.8 <.燎 -괴피. 7 -5, J l , 9
o t t 7 2 3 ll6,8 103,9 10.6 7,5 7.7 -1曆,燎 -J, 7 f ,를

票 6 2 J l o 8 3 96,0 .13.曆 -7,3 -7.6 -32.3 -4, 5 -5, <

72,2 94,7 8 5 3 15.9 -12.6 -11.1 .3.0 -2, 5 -2, J

1 9 9 2 J a n 6 3 ,4 l I6,4 102,9 -12.2 22,f 20,6 -17,7 -2, 5 -J, <

9 63.l l l3,7 100,6 -0,5 -2.3 .7.1 -9.6 2.3 1,7

64, l l2l ,o 106,8 1.6 6.4 6.2 .13.7 6,4 5,1

奈
52.7 ll2,8 99,0 -17,를 -6,8 .7,3 .23,를 -친曆 -<,曆

49,l lo9,4 95,9 .6.8 -3.0 .3.1 -17,3 發.피 -o. <

J u n 55,4 tl4,9 lol ,l 12,8 5,0 S.I -7.7 2.0 1.7

Jul 53,l llo,6 9 7 3 -4,2 -3.7 -3,8 -17,4 -2. J -J, 燎

A인蘿 50,9 97,6 86,l -4.1 -11,8 -//,5 -J,피 -리母 -<,參

3 6 l.7 lo9,o 96,5 2/, 2 //. 7 /2, / -린. 7 o.方 蘿,출

5 5 ,9 lo8, l 9 5 J -9. < -o. s ./.7 -23,7 .7,4 -8. 5

@ 53 ,4 lo l,5 89,6 -4. 5 .<. / .6. o -/4,J -<. J -a. 7

5 o 2 9 2 ,o 8 l 3 .6. o .9. 4 -9. J -Jo. J -2. 9 -4. 7

19 9 3 Jan 53 .o 96.5 85,4 5.6 ( 9 5.0 -/<. < -; 7./ -7 7.o

F c b 54.2 98.8 87.3 3.3 2.4 7.2 -14.1 -;J. / -7J, 2

M r z 66,8 l l l,9 9 9 3 23.2 13.3 13.7 4,2 -7.J -7.o

Apr 6 l 2 l o 2 2 90.8 .8.4 -S.7 .8. 燎 /<.; -9. 4 -8. 3

M a i 53,9 98.6 87.2 .11.9 .3.5 -4.0 f.8 .9. 9 -9. 7

Ju 66,8 l o 8 2 96.2 23.9 9.7 10,3 20.6 -J. s -피,層

*)Weitindcx (in jcwciligen Preiscn). -Bctiicbc von Unlcmehmcn mit 20 Bcschifligtcn u n d mchr.

Qucllc: Statistisches Bund cu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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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tscher Bundestag - 12.Wah1pehode D r u c k s a c h e 1 2 / 6 8 5 4

N u m m e r 1 1 2

9 Bergbau und Verarbeitendes Gewerbe

9.1 Index des Auftragstingangs *)

9.1.4 InvestitionsgOter produzierendes Gcwerbc

Lt nd c r u n d Bundcs- | land jLinder und | Bundcs- | tand Utnder und | Bundes- | l M d

Zcitraum Bcrlin-Ost Berlin-Ost | gebict Bctlin-Ost | gcbict
Z.Htlbjihr Z.Halbjahr 拒gen간z

Vorjahreszeitraum
- l o o 流c哈간

l99출 駱 l37.9 7./

l 9 9 l D 9 3 ,6 l 4 l 3 2,5

l 9 9 2 聾 88,6 l36,7 l%l -5.3 -3,3 -3.3

1990 4 .적 . 9 9 ,9 l43 ,5 lo l.9 -0.2 4.1 3,9 5.7

1991 l.Vj. 92,o I44,8 lo2.5 -7.9 0.9 0,6 5.J

2.때. 98,6 .3,6 -3,9 -3.888,7 피,曆

94,8 98,4 6.9 -0,4 -0.7 :::5
燎,7

98.7 lol J 4.t 2,7 2.8 -o, 7 T::
8 9 2 lo7,l -9,7 6.4 5.8 -3.0 4.7 4,5

87,8 96,0 -1.6 -/o,商 -10,3 .1,0 -2,7 -친를

75.l 92,8 .14.4 -2, 麥 .3,3 -20.S .5,1 -5, 7

91,5 36,1 -2, 7 -1,4 3,5 .10,1 -9. 6

l 9 9 3 l.Vj. 9o.5 鱗,1 -11,4 -;,2 -I.S 1,5 -/6.5 -/5, 9

9 8 E 8 7 U 8.6 -J, 7 -3. 2 12.燎

4.때.

l.vi.

3.vi.

.10,0 -9,2

1990 O k t !t3,7

l992

2 .기.

2 .적.

107,1 2.燎 曆,피 燎,2 /7.7

7

lo2J

l3 92

l38,7

l42,5

lsl.6

l35,5

3.vi. l3 l,6

4.때.

l26,6

l52,l

l28.l

l22,o

loo, l 144,0 1023 19.6 -5,3 .4.5 7.J

lls,9 134,5 96.4 15,8 -6.6 .5.8 -<. J

19 9 1 Ji n 93,9 148,8 105 3 -19,0 10.6 9,1 /린,燎

9
6 6 J 137,9 96,8 -29,5 .7,3 -8,1 5 ,2

l l6 ,燎 147,8 105,5 75.2 7.2 9,0 -o, 8

Apr 9 4 f 141,6 100,4 .18.5 피,2 -피.를 /o,2

M a i 1333 94,1 -17.4 .5,9 .6,3 -J, J

J u n 142,7 101,2 19,6 7.1 7,5 s,o

)!2f

93,4

Jul 143,3 101,1 -12,0 燎,( -0,1 린피,2 ( 3 1,3

로
l2 2 3 129,7 93,4 피출.燎 -라린 -7.를 小친7 -<,피 -라J

143,0 100,8 -34,6

78,l

8o.o 10,3 7,9 .2,0 1,9 1,8

o 流 鷺o,8 146,5 103,2 1,0 2.4 2,4 -3,5 .3,7 -3,6

7
-3,5 -2,曆 -피피 -1,8 .2,0

ll9,7 -1,2 -0,3 3,3 린,를 친를

lw t
l 2 o 3 4,1 ( 0 28,1 -2,3 -1,1

2,1 -0,2 1.1 7,6 7.3

9 5 ,7

66,9

141,4 100 3 18,4

139,7 100,1 35.1

145.4 104,1 0.5

148,4 103,9 -44.4

lio,4 l6l ,l 1 1 3 2 S0.2 라를 릿.燎 긴라7 委.o 7.J

祭
99,l l 9,o 98,9 23,3 -13.7 -12,燎 4,p -/,曆 -;,J

6 9 J l3o,7 91,9 -30,2 -6.0 .7. 1 .11,피 -2, o -2, 5

J u n 95,o 136,8 9 7 2 37,3 4.7 5,8 1,7 -4, / f ,(>

Jul 65,8 l35,o 94,7 -30,7 .1,3 .2.6 .20.0 -5, 8 -<, 3

漂
6 6 2 ll7,4 82,7 0.6 .13,0 .12.7 U5 . 9 -9.5 -1I.S

9 3 3 l4 2z 101,0 40.9 21,4 22.1 16.6 -0,3 0,3

o k t 9 4 2 l29,l 91,9 I,0 -9.4 .9,0 16.6 .11.9 -10.參

t il22 l27 3 90,2 .13.6 -1,4 .1,8 .14,0 .10,0 .10,1

l3o,l l28,o 92,5 58,1 燎.5 2,J 8,7 -8,.( -7,6

1 9 9 3 J ( n 8o,8 l2 l,8 86,4 -37.9 -4,8 -6,6 -32. 8 -/6,2 -/ 7.燎

F e b (l7 .4 l22,4 87,0 S.2 0.5 0.7 Jo. < -; 7.5 -;<.J

M r z lo3,3 l35,7 96.8 18.2 10.9 11,3 25,5 -/5,s -74,J

Apr 95,8 119,6 85,4 .7,3 -11,9 .11,8 -J. J -/4. o -/J. 7

M a i 89,7 1 2 0 3 85,7 -6.4 燎.린 출.피 29. < -s. o -<. 7

J u n 109,4 126.0 90,4 22.0 4,7 5.5 /f. 2 -7. 9 -7,o

*)Wcrtindcx (in jewciligcn Prciscn). -Bctncbc von Untcrnchmcn mit 20 Bcschiinigtcn und mchr.

Qucllc: Statistisches Bundc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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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m m e r 1 1 3

9 Bergbau und Verarbeitendes Gewerbe
9.1 Index des Auftragseingangs *)

9.1.5 Verbrauchsguter produzierendes Gewerbe

Litndcr und I Bundcs- land )Landcr und
Frllhcrcs ( Deutsch-

Zcitraum Berlin-Ost | gcbict Bcrliil-Ost Bc긴小.ost

2.Ha1bjahr |U 1985 U.Htlbjahr i/crindcrung gcgenOhcr
Vorquartal/Vonnonat Voriahrcszcitmum

÷ loo Prozent

l 9 9 o 朧 l33,8 9 .2

l 9 9 l D l4o,9 5.J

l9 9 2 騷 l4o,l ;%7 = 는 < 三 3,5 -0,6 -0,5

l 9 9 o 4 .vi. l39,8 Iol ,7 ./ 7.5 U.5 3,5 /3.a

l99l l.vi. l5l,5 lo9,l .17.4 8,4 7,3 7o.;

2.vi. l35,9 97,7 -14,7 -10,3 -10,4 ? .6

3 .vi. l4o.6 loo,8 -6.0 3.5 3.2 -4J. 3 5.1 2.5

4.vi. 10,4 .3,5 -3,1 -26.9 -2,9 .3,9

l.vi.l 9 9 2 1123 12.3 15,1 15.0 -0,7 3,1 2,9

2.vi. 95,4 .12.3 .15.1 -15,0 2,0 -2,5 -2. 4

3.vi. 10 02 -1,4 5.3 5,0 7,0 -o,曆 -o. <

4 .vi.

135,7 97,7

l562

l32,5

l39,5

l 3 2 2 95,4 S.6 -5.2 피.曆 <.4 -2. 6 -2. 4

l 9 9 3 l.vi. l4 3,o 103,3 II.t 8.1 8,3 a .2 -5. J -5. o

2.vi. l25,4 90,9 -4,2 -12.3 .12,0 ;a.o -5. 4 -4, 7

1 9 9 0 O k t l56,8 l l 3 3 -7,8 5.1 4.6 /4. <

N o v l423 lo2,9 -7.2 -9.2 .9,2 ;J.5

D c z I2o.3 88,8 32.8 -15.5 -13,7 /J. /

1 9 9 1 J i n l44.6 lo5,l -;J, ; W 18.4 /5.s

9 l4 92 3.3 1,7 7/.a

" ,7 7,6 7,를 4.o

Apr l45,8 -5,7 -9.2 -9.1 y<. 7

l6o,6

M a i -5.9 .12.3 -12.1 .o.J

J u n -0.5 4.9 4,8 /J. ;

Jul l3 33 -3.1 -0.6 -0,7 -5J. 4 11.9 7,8

A u g l34,l -4.8 0,6 0,5 -45. 7 燎.8 -1.7

l27 ,8

sep l54,4 8,0 15,1 14.S -J3. 4 3,5 1,9

lo6,9

ll5 J

lo4 ,7

92,o

96,4

95,7

9 6 2

l lo,4

o k t l53,8

l34,l

ll o J 6,9 -0.4 -0,1 -22. 7 -1.9 -2.6

-J;. <

t l36,7 98,5 5.1 .11,1 .10,7 -12.4 -3,9 -4,3

ll6,6 84,2 -10,8 -14,7 .14,5 -41.2 -5. 7 -5. 2

1 9 9 2 J a n l45,9 lo5.5 Jo. 4 25. 7 25.3 .11.를 燎.9 출피

F c b l56,l 112,0 -15,9 7.0 6.2 10.2 4,6 피.를

M r z l66,5 119,4 7.3 < .7 <.< 다燎 .7 J .<

Ap r l 4 2 J lo 2J .s. 6 -/4.< -/4. 4 o.8 .2.J -2. 4

M a i l26,5 9 l 2 .J. o -//.o -/o.5 3,8 -1.0 -o. 9

J u n l28,9 92 ,fi .2. J ;.9 1,8 1,8 .J. 9 .J. 7

Jul l3 l,7 9 4 .5 -5.S 1.1 1,8 -1.2 -;.2 -;.J

A u g l3o,8 94,0 0,5 -o. 7 -0,5 4,4 -2. 5 -2,J

scp l56,o 112,1 21.5 / 9.3 19.3 17.4 1.0 1,5

o k t l46.3 105,4 /./ .<. 2 -6. 0 11.燎 -4. 9 -4. 4

7 l32,8 9 5 q .2.J .9. 2 -9. o J.2 .2. 9 -2, 6

l l7.5 84 .9 -9.3 -11.5 ./;.5 5.0 0.8 0,8

1 9 9 3 J a n l28.l 9 2 .7 10.3 9.0 9.2 .11.2 .12.2 .12.1

F c b l39.4 100,7 5.6 8.8 8.6 11.4 -10.7 -/o. ;

M rz l6 l.4 116,6 16.2 15,8 15,8 20.6 .J. / -7. J

Apr l3o.5 94.6 .11.3 -19.1 -1S.9 17.2 .s. 2 -7.4

t:
l )8.3 8S.7 -;;,/ -V.3 -9.4 7.4 .<. 5 .6. o

l27.3 92.4 n . 2 7.6 7.8 23.5 ./. 2 .o. 4

*)Wcrlindex (in jcweiligen Preisen) -Bethebe von tJnlcmehmcn mil 20 Bcschaniglen und mehr.

Quelk: Statislischcs Bundc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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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Bergbau und Verarbeitendes Gewerbe

9.2 Index der Nettoproduktion *)

Neuc. 下 7 7 z c Neuc [ Frllhcrcs | Dcutsch- ~| Neuc (UFrllhcrcs | Dcutsch-
Landcr und | Bundes- Lindcr und | Bundes- | land |Under und | Bundes- | land

Z c i l n u m Berlin-Ost | gcbict Bcrlin-Ost | Rcbict Bcrlin-Ost | gcbiet
2.Ha1bjahr [ l 9 8 5 2 .Halbjahr Vcrandcmng gcgcnQber

Vorquarlal/Vormonat Vorjahreszcitraum
- l o o Prozent

l출할출 襲 5,3ll7,6

;3l: s l2l ,o 2 .9

ll8,5 39:: =三구三= ..÷ -2, 1 -2.2

l 9 9 o 4 .v i l25,5 103,2 -7.3 f.I 6,5 5.6

l 9 9 l l.vj. l2o.l 98,7 -27.2 .4,3 .4,4 5,燎

2 vi. l2 22 99,5 .10.0 1,7 0,8 J ,量

3.vi. l l7,4 95,7 2.7 -3,9 -3.8 -5 7.a 2,1 -1,2

4 .vi. l24,4 loo,8 6,6 6,0 5,3 -28,2 -0.9 .2,3

l 9 9 2 l.vi. l2l ,6 9 9 2 -9. J -2. J .1,6 .10,6 1,2 0.5

2.vi. l2o,o 97,7 -5,0 .1.3 .1.5 5,6 -;,曆 -/,8

3.vi. l l 5 f 93,8 3.3 .4.0 -4.0 -5,1 -7. 9 -2,燎

4.vi. ll 7 3 95,4 9.2 1,8 1,7 .2,9 -5, 7 .5. 4

l 9 9 3 l.vi. lo8 J 88,7 .10.6 -7.7 .7,0 -4,3 .10,9 -7 o.를

2.vj. l o 9 f 89,6 6,3 0.8 1,0 7,1 -9.0 -8,3

1 9 9 0 O k t 132,2 108,8 2.8 6.9 5,7 <.4

g 126,7 10 43 燎.燎 -피. 2 -4. / J ,를

117.7 96,4 -11,6 -7,1 -7,6 4,4

19 9 1 Jan ll 6 3 96,o .16.0 .1,2 -o, 4 a,7

9 l l6,9 출5 ,9 -/린.J o.J -o. 7 J ,5

l27,l 104,1 3.0 曆.7 8,a 2,9

됐 122,8 99,9 -lO.f -3.4 피.燎 s.5

l l7,7 95,9 3,4 -4,2 -4.0 7,4
J u n l26,o lo2.7 1,6 7.1 7,1 7.5
Jul 117,8 96,0 0,3 -6.5 .6,5 -42,를 4,4 -0,5

s
lo9,o 88,9 .1.4 .7,5 -7.4 -3<.출 0.6 -3.6

125,4 102,1 3.5 15.0 14.燎 -J2, J /,피 -o,를
o k t 1323 106,7 ( 5,5 4.S -J/,f 燎',/ -1.9

7 126,9 103,0 2.9 -4,1 .3,5 -25, 4 0.: -1,2

113,9 92,7 -3,8 -10,2 -10,燎 .23,2 .3,2 -3.S

1 9 9 2 J*n l l 6 2 94,7 -8,7 2,0 2,2 .16.6 -0,1 -/,4

및 ll9,6 97,6 .2,9 2,9 3,1 -S.9 2,3 I.S

l28.9 105,3 9.0 7.8 7.9 -4,7 1,4 1,2

Apr l2l ,l 98,7 -8.; .6,1 .6,3 -1,6 -1,4 -1,2

M a i l l7.8 95,9 -4.3 -2,7 -2.8 -9,0 0.1 0.0

J u n l2 l,o 98,6 4.7 2.7 2.8 -<. 2 -4, o -4, o

Jul l I4,6 93,1 -3,S .5.3 -5,6 -5. 9 -z. 7 -J. o

A u g lo6,8 87,2 1.4 .6.8 .6,3 -7. 4 -2. o -7, 9

scp l 2 4 J 101,2 13,4 16,3 16.1 1,5 -/, o -o. 9

o k t l26,6 lo2.7 1,3 1,9 1,5 -/.2 -4. 3 -J. 7

N o v l l9,l 96,8 0.0 -5.y -5.7 -4. o -<. / -<. o

D c 2 lo6,l 86,7 .3.5 -10,9 -10.4 -J, 7 -6. 8 -6. 5

1 9 9 3 Jan lo2,9 84,1 .13.5 -3.0 -3.0 -8. 7 -y ;.4 -//.2

F c b lo4. l 85,3 3.U /.2 了.피 -2,8 .13.0 -/2. s

M r z l l7,8 96,6 10.6 13.3 13.3 .1.4 -8,6 -s. J

Apr 109,0 89,5 .2.5 .7,5 -7.3 4.6 -10.0 -9. 3

M a i lo7.l 87.7 .4.9 .1.7 -2.0 4,0 -y.I .5. a

J u n lll,4 91,6 !3.5 4.0 4.4 12,7 .7,9 -7./

*)Fachlichc Unternchmenstcilc, arbcitsUigh'ch bcrcinigl. -Bcfricbc von Unlcniehmcn mit 20 Bcschanigten und mchr.

Qutllc: Statistischcs Bundc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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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Bergbau und Verarbeitendes Gewerbe
9.3 1ndex des Umsatzes ")

Neut | FrOhcrcs Ncuc | Frthcrct | Dcutsch- | Neue | FrOhtft* | Dcutsch-
Llndcr und | B u n d c s - Under und | Bundes- | land |Llnder und | Bundcs- | land

Zcilnum | Berlin-Osl | gcbict Bcrlin-Ost | gcbict Berlin-Ost | (띤5
Vcrtndcrung gegenBbcr

Vorquarlat/Vormonat Vorjahrcszcitraum

- l o o Prozcnt

l27,l 를.5

l34, l J,5

l35.l is:I 燎,7 o ,피

135,7 103,9 -6.2 y.3 S.i d .7

130,5 96,9 .46.5 -3.8 -6,7 5,4

135,5 100.5 ;.를 J..출 小,7 를,피

131,5 97,7 2.9 -3,0 -2,8 -피7.린 <.o

138,9 103,6 小피,2 J.를 를.o -J6. 2 2,< j:;
13 63 100,8 -20,0 -1.9 .2.7 -피,를 친피 피.燎

135,7 100,4 燎,7 -o,피 -o.피 -J, J O./ -0.1

132,1 97,9 2.3 -2,7 .2.5 -5, 7 0,5 0.2

136,2 101,4 13,6 3,1 3.5 -6.3 -I.f -1,1

l2 l,4 90,1 -15.3 -10.9 .11.1 -0.8 -10,9 .10. 를

l22,5 91,4 11,6 0,9 1,4 9,8 .9,7 .9.0

140.5 107,0 -2.燎 5,6 5,1 릿.J

137,9 105,4 ( ? -1,9 -;,5 a,찰

128,7 9 9 3 6,2 -6,7 -친를 /,7

l28.6 95,6 -48,5 .o, 7 -J, 7 看,曆

l27,l 94.l -8. p -;,2 -;,피 曆,/

135,9 100,9 14,6 6,9 7,3 o .2

138,4 102,7 -0,5 /,a /.曆 /<,o

127,2 9 4 3 -f.i -S.I -8,2 -2, 2

141,0 104,5 8,5 10,8 10,8 J7, 3

l33,7 99,2 .0.6 -5.2 -5,1 .50.8 10.3 S.1

ll92 88,9 .2,6 .10,8 .10,4 -57, o 1.0 -3.S

l4 l,4 lo5,o S),2 18.5 18,1 -피燎.燎 를,5 J ./

l43,7 106,8 4.2 1.6 1.7 -35.8 2.3 -0,2

l4 l,o lo4,9 찰.린 -/,를 -; 8 -Js, J 3.2 -0.5

l32,o 99.o 12.3 -6,4 .5.6 -z4. 7 3.6 -0.3

l28.s 95,0 .31,3 -2,7 -4.0 -t2.f -0.1 -o. a

l32,8 98,2 5.2 3,3 3.4 0,6 4,5 4,4

147,5 109,1 12,7 ;/,; /;,/ -;, / 라를 潑,;

137,0 101,4 -6,6 -7,1 -7. 1 -7,1 -1.0 -1,3

129,8 96,1 .5.5 -5,3 -5,2 -3.2 2,0 1,릿

140,2 103,7 6,1 를.燎 7.9 피,피 차.피 천를

l3 l,雲 97,5 .6,3 .5,9 -6,0 -10. f .1,3 -1,7

ll5,9 i!6,0 -4.8 -12.1 -I I,燎 -12,9 -2,8 .3,3

148,4 110,2 32.5 3S.0 28,1 5.6 5,0 5.0

l3 92 1033 -9,3 -6.1 -6,3 -8,; -3,1 .3,3

l34 ,9 10 03 2,0 -3,2 -2.9 -6.燎 -피,J -피,피

l34.4 100,5 15.0 .0,4 0,2 -피.J /.출 /.J

lo8.6 80,5 -32.S -19,2 -19.9 -6,3 -15,5 .15,3

l l6,5 86,4 6.1 7.3 7,3 .5,6 -12.3 -13.0

l39.l 103,5 29.0 19.4 ; 9.s 를./ -5,7 -5.1

l22,8 91,5 .9,4 .11,7 -//.< 4,9 .10,4 -9,8

l l6.l 86,3 -10.3 .5.5 .5,7 -0.4 .10,6 -10,2

l28.6 9 6 3 32.5 10.S 11.6 14.4 -S.3 -7.1

')린대.ndcx (in jcweiligcn Prciscn). -Betnebc von Untcmchmcn mit 20 Bcschanigtcn und mehr.

Qucllc: Statistisches Bunde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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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m 燎 價 r 1 1 6

9 Bergbau und Verarbeitendes Gewerbe
9.4 Umsatz *)

9.4.1 Inla ndsu msat z

7 T . T T 示 5 c | Dcutsch- | Neuc nFlHhcrcs ~ [ D示z5 Ncue 1 FrOhcres | Deutsch- I Anteil der
Landcr und | Bundcs- | land |Lander und | Bundes- | land Undcr und | Bundcs- | land

Zeitraum | Bcrlin-Ost | gcbict Berlin-Ost | gcbiet Bcrlin-Ost | gebict
A 料 7 e s 測andsumsatzcs

Millioncn D M a m G e s a m t u m s a t z Vorjahrcszeitraum | 1'
Proz cnt

8 2 5 3 8 1 4 2 6 8 6 7 1 5 0 9 4 0 4 sJ,4 7J. 2 73.& J.J

8 0 0 9 0 1 4 3 2 2 3 2 1 5 1 2 3 2 2 s6. / 7J. 2 7J. s -J. 燎 /):: 燎,2 5.5

2 1 6 2 0 3 4 4 48 1 3 6 6 10 0 89. 8 7J. / 7J, 9 /J,9 5,9

2 0 4 1 9 3 6 0 3 1 8 3 8 0 7 3 7 曆를.s 73. J 7J. p ;< ,J i .4

19 8 5 4 3 5 2 8 3 6 3 7 2 6 9 0 s4. 7 73. s 74.3 9,/ 5,3

2 0 6 4 5 3 6 9 2 3 2 3 8 9 8 7 7 8o, 7 72,6 7J, o J,s J,3

18 7 5 5 3 5 6 187 3 7 4 9 4 2 s5. / 72,8 7J. J -13,2 3,4 2.4 5.0

1 9 4 7 5 3 5 8 4 9 1 3 7 7 9 6 6 85. 9 7J. o 7J, < -4.6 -0.5 -0,7 5 .2

19 7 4 7 3 5 3 1 8 8 3 7 2 9 3 6 燎를,o 73. 7 74. J -0,5 0.1 0,1 5,3

2 2 11 3 3 6 4 3 6 5 3 8 6 4 7 8 s 7,4 7J, 4 74. / 7,1 -1,3 -0,9 5 ,7

19 2 3 1 3 2 4 2 5 7 3 4 3 4 8 9 88, ; 7J, / 7i.8 2.5 -9,燎 -8. 4 5,를

2 1 2 4 7 3 3 1 1 1 0 3 5 2 3 5 7 를7. s 7J. ; 7l.8 9.1 -7.6 .6,8 6,0

7 4 0 6 11 5 13 5 1 2 2 5 4 1 출9, ; 73,5 74.3 /8, ; 看,o

6 8 6 8 1 1 0 3 5 8 1 1 7 2 2 6 9o. 9 72. 린 7J. 5 7 5.o 5,9

7 3 4 6 1 1 8 9 8 8 1 2 6 3 3 3 89, 6 73, / 7l.9 9,J J,8

7 0 0 1 1 2 2 3 1 8 1 2 9 3 1 9 출를.J 72, p 7J, 5 23,5 5 ,4

6 7 1 3 1 1 4 2 1 6 1 2 0 9 2 9 s8. / 73. 6 74. 2 崙,9 5.<

6 7 0 5 12 3 7 8 4 1 3 0 4 8 9 출6. o 7J,4 75, 9 /9.o 5,J

6 8 4 6 1 2 0 1 5 9 12 7 0 0 6 56, 7 74. / 74, 6 /5.o 5,4

6 4 7 2 1 0 9 1 8 0 1 1 5 6 5 2 출피. 피 74. J 7J, o J,7 5 .6

6 5 3 6 12 3 4 9 7 13 0 0 3 2 85, 7 72. 9 7J, 4 s,7 5,o

6 6 8 5 1 2 8 0 6 3 134 7 4 7 찰2,5 7J, / 73,5 5.s J,o

6 7 9 4 1 2 4 4 7 8 1 3 1 2 7 3 曆를,/ 72, 7 7J, / 2,曆 5,2

7 1 6 6 1 1 6 6 9 1 12 3 8 5 7 77.9 72, / 72, 4 4,7 5,를

6 152 1 1 4 5 2 0 1 2 0 6 7 2 87. 7 73,4 74, o -/6, 9 -0,5 -1.5 5,/

5 8 8 1 11 5 52 1 121 4 0 2 를괴,曆 72,8 7J,2 4피,피 라7 5,曆 피,燎

6 7 2 2 1 2 6 14 5 1 3 2 8 6 7 55, ; 72.5 72. 9 -8,5 6,燎 린.2 5,/

6 5 7 3 1 2 0 7 4 7 12 7 32 1 출5.曆 72,9 7J.5 -6,1 -1.3 -1,5 5,2

6 2 7 5 1 1 5 3 0 5 121 5 8 0 85,s 73, 2 7J,s -6,5 1,0 0,5 5 ,2

6 6 2 7 122 4 3 9 1 2 9 0 6 6 출6,o 7J,o 7J. 5 -1.3 -1,1 .1.1 5,1

6 4 1 5 118 570 124985 87, ; 7J, 7 74.J .6.3 -1,3 -1,6 5,1

6 141 1 0 6 8 4 3 1 1 2 9 8 5 8 7.燎 74, 7 75,5 -5,1 -2,1 -2.3 5 ,4

7 191 127 7 7 5 13 4 9 6 6 s3. 7 72. 9 7J. 4 70,0 3.5 3.8 5,3

7 2 1 2 124 238 13144 9 s9. 4 73,4 74.2 7,9 .3,0 -2.4 5,5

7 0 5 5 1 1 9 3 4 9 1 2 6 4 0 4 s6, 7 7J, / 75, 7 3,8 -4.1 -3.7 5,曆

7 8 4 7 12 0 7 7 8 1 2 8 6 2 5 s6. 2 73,曆 74. 4 9,5 3,5 3.8 6.1

5 8 0 6 1 0 0 3 0 9 10 6 114 59. 2 74.5 75.2 -5,6 .12.4 .12,1 5,5

6 10 2 102 5 2 2 10 S 6 2 4 55. 曆 72. 4 73. / 3.8 -11.3 -10.5 J.<

7 3 2 3 121 4 2 7 12 8 7 5 0 s6. 7 72. 6 7J. 3 8.9 -3,7 -3. 1 5.7

7 0 8 8 111 2 7 0 1 1 8 3 5 7 9o. 燎 7J. 4 74. 2 7.8 -7.曆 -7.燎 6 .o

6 4 6 1 1 0 4 6 5 8 Ill 11 9 89.0 72.9 7J. 7 3,0 .9.2 -8,6 5,曆

7 6 9 7 115 183 1 2 2 8 8 1 84,9 72,9 73.5 16,2 -5.9 -4.를 面,5

*)Ohne Umsatz-(Mchrwert-)stcucr. -Bctn'cbe von Lfnteinehmen mit 20 BeschSdigtcn und mchr.

1)An Dcutschland insgcsamt (Dcutschland - 100)

Quellc: Statistisches Bundc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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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Bergbau und Verarbeitendes Gewe rbe

9.4 Umsatz *)

9.4.2 A u s l a n d s u m s a t z

Ncuc | Frdhcrcs DcutschUI Neue TUrUheres |Dcutsch- l 示. 1Frllhcrcs ( Dcutsch-7 Antcil dcr
Linder und | Bundes- land |Landcr und | Bundcs- | land Ltndcr und |Bundcs- | land | 간출만출料

Zcitraum j Bcrlin-Ost | gebiet Berlm-Ost | gebiet Berlin-Ost | gebiet Ll nd er u n d

Anteil dcs Auslandsumsatzcs Vcrindcrung gcgenOber
Millioncn D M am Gcsamtymsatz Voqahreszcitraum

Prozent

l 9 9 l 14 0 7 9 5 2 2 6 9 0 5 3 6 7 6 8 y 4.6 26,s 26.2 2.6

l 9 9 2 12 8 7 8 5 2 3 39 1 5 3 6 2 7 0 /J. 9 26. 8 26,2 .8.5 -):; -o. / 2 .4

1991 1.Vj. 2 4 5 3 1 2 6 9 2 9 1 2 9 3 8 1 /o. 2 2G. 9 26. / -6. J /.9

2.VJ.1 3 0 9 7 131 3 6 7 1 3 4 4 6 4 /J. 2 26. 7 26. ; -2. 7 2 .J

3 .vi. 25. 7 -o. < 2.8

27. o 2 .9 J ,4

1992 l.Vj. 26. 7

3 5 7 5 1 2 5 2 7 1 1 2 8 8 4 7

4 9 5 4 13 9 123 144 0 7 6

3 2 7 1 1 3 3 0 2 3 1 3 6 2 9 4 53. 4 4.8 5.3 2.4

2.vi. 3 2 1 0 1 3 2 4 2 9 135 6 3 9 f<. 4 3.6 0,8 0,9 2.피

3 2 0 9 1 2 6 0 8 1 1 2 9 2 8 9 25. 7 -10,3 0,6 0.3 2.5

4.V,.| 3 18 9 131 8 5 8 135 0 4 7 2j. 9 -35.6 -5,2 -6,3 2,4

1993 l.Vj. 2 5 9 8 1 1 9 3 1 9 121 9 1 8 26,2 -20.6 -70.3 -10,5 2,/

2 9 5 9 1 2 2 0 0 9 1 2 4 9 6 7 25, 2 -7,8 -7,9 -7,9 2.4

1991 Jan 9 0 7 4 1 5 6 7 4 2 4 7 3 25. 7 -2, 4 2,/

F c b 6 8 9 4 1 5 7 0 4 2 2 5 9 26. 5 -3, 曆 /,6

8 5 7 4 3 7 9 2 4 4 6 4 9 o<. /

4 .vi.

3.VJ.|

2.VJ.1

M r z -72. / /.p

Apr 1 0 9 6 4 5 4 4 4 4 6 5 4 0 26.J

7 5.J

/9. <

/4.9

/4. /

74.o

72.6

; /.9

72. 2

/o. 9

9./

/o.f

73,5 4.6 2.4

M a i

26. 2

2 7.4

27. 2

27. o

26. 3

2<. 6

26. 9

26. 9

26. J

27. 4

? 피.?

27, ;

9 0 9 4 1 0 4 8 4 1 9 5 7 /;,9 26. 4 25,s -72,6 2,2

J u n 1 0 9 2 4 4 8 7 5 4 5 9 6 7 /4. o 26. 를 76. / o .6 2 .4

Jul 1 105 4 2 0 8 0 4 3 185 /3. 9 2 .6

3 ./

sep

25,9 25,4 o,/

A u g 1 19 5 3 7 3 6 1 3 8 5 5 6 /5. 6 25.J 2J, o -4, 4

1 2 7 5 4 5 8 3 0 4 7 1 0 6 7 6.3 27. / 26. < 2.o 2.7

o 流 1 4 4 1 4 7 123 4 8 5 6 4 7 7,7 26. 9 26. 5 o,5 J ,o

를
1 4 8 0 4 6 7 9 2 4 8 2 7 2 7 7.9 27.J 2<, 9 2,7 5 ,;

2 0 3 3 4 5 2 0 8 4 7 2 4 0 22. ; 27, 9 2 7.6 5,s 4.J

1 9 9 2 J a n 8 6 5 4 1 5 3 0 4 2 3 9 5 y2.5 2<,6 2<.o -4.6 -0.1 -0.3 2,o

F e b 1 2 2 4 4 3 2 6 6 4 4 4 9 1 7 7.2 27,2 26,를 77,7 4.1 5,3 2,s

M r z 1 18 2 4 8 2 2 7 4 9 4 0 9 /4. 9 27, 7 27. / 37,9 10,1 10.7 2 ,4

A p r 1 0 9 2 4 4 8 4 4 4 5 9 3 5 7 4.2 2 7./ 2<.5 -0,4 .1.3 -1,3 2,4

M a i 1 0 3 8 4 2 2 3 1 4 3 2 6 8 /4, 2 26.s 2<. 2 14.2 2.9 3.1 2,4

J u n 1 0 8 0 4 5 3 5 5 4 6 4 3 5 ; 4.o 2 7.o 26. 5 -1,1 1,1 1,0 2,3

Jul 9 5 3 4 2 3 5 7 4 3 3 1 0 /2, p 2<. J 2J. 7 .13.7 0.7 0.3 2,2

Au g 8 5 5 3 6 2 0 9 3 7 0 6 4 ;2. 2 25. 3 24. 7 -28.4 -3.1 -3.9 2.3

sep 1 4 0 0 4 7 5 1 4 4 8 9 1 4 /6.J 27. / 2a. < 9.8 3.7 3.8 2.9

o k t 8 5 5 4 4 9 4 9 4 5 8 0 4 /o. 6 26. ? 25.s -40,6 .4,6 -5.7 1,9

t
1 0 8 1 4 3 9 3 9 4 5 0 1 9 /J,5 26. 9 26, J -27.0 -6.1 -6. 7 2,4

1 2 5 3 4 2 9 7 1 4 4 2 2 4 /J.s 26. 2 25. G -38,4 -4,9 -6. 4 2,8

1 9 9 3 J a n 7 0 4 3 4 2 9 0 3 4 9 9 4 /o.8 2J. 5 24.s -18,7 -17,4 .17,5 2 ,o

F c b 7 6 9 3 9 14 8 3 9 9 1 8 / /.2 2 7.6 26. 9 -37,2 -9,5 -10.3 7,9

M 1 125 4 5 88 1 4 7 0 0 6 /J. J 27. 4 76. 7 -4,8 -4,9 -4,9 2 .7

Apr 7 9 0 4 0 2 7 7 4 1 0 6 8 /o. o 26. 6 25.s -27,6 -10.2 .10.6 /.9

M a i 7 9 6 3 8 8 8 9 3 9 6 8 5 11.0 27.1 26. J .23,3 .7.9 .8.3 2.o

Ju n 1 3 7 3 4 2 8 4 2 4 4 2 1 5 15.1 27.1 26,5 27,0 -5.5 -4.8 3.1

*)Ohne Uinsatz-(MehrweJl-)stcuer -Betnebe von Utiternehine" mit 20 Bcschanigten und mehr.

1)A n Deutschland insgesamt (Deutschland = 100).

Quelle: Statistischcs Bunde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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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Bergbau und Verarbeitendes Gewerbe
9.5 Bescliiiftigte * )

9.5.1 Insgesamt

Ncuc [Frll示i云T百示75 Ncue ] FrahcrcsUDcutsch.
Linder und ]Bundcs- | land LSnder und | Bundes- [ land Under und |Bundes- | land | 師를比를간

Zeitraum ] Bcrlin-Ost | Rcbict Berlin-Ost | gebiet Berlin-Ost | gcbiet LSndc r u n d

veranderung gcgenObcr
1 0 0 0 Pcrsonen Vorq uarta l/Vornionat 7orjahreszcitraum

Prozen t

l 9 9 l D 9 2 7 4 7.41 7 5 9 7 5 1 5 ;9.o

l 9 9 2 醫 9 4 3 7 3 3 3 8 2 7 5 -46.4 -2.4 -10.8 //.4

1991 l.Vj. D 2 07 1 7 5 0 3 9 5 7 4 o.; 2.6 2/. 6

2.Vj. D I 9 5 4 7 5 0 4 9 4 5 9 -5.6 0.0 ./.2 2 .o 2o, 7

3 .Vj. D 9 164 -77,7 0.7 -J. / /.o /7.<

4.Vj. D 1 4 0 1 7 4 9 7 8 8 9 8 .12.9 .o. s .:. 9 o.; ;5, 7

1992 l.Vj. D 1 0 6 0 7 4 2 2 8 48 2 -24.3 -/, o -4. 7 -48, s -/. / -//,4 72,5

1 6 0 8 7 5 5 5

2.V). D 9 7 3 7 3 6 4 8 3 3 7 -s. 2 .o. s -/. 7 -5o. 2 -1,9 -11.9 //. 7

3.Vj. D 8 9 0 7 3 4 7 -/.2 .44. 6 -2.8 -10,1 ;o.5

4.VJ D 8 4 7 7 1 9 7

8 2 3 7

8 o 4 4 -2. 4 -J 9.5 -4.0 .9.6 ;o.5

1993 l.Vj. D 7 7 4 9 -3. 7 -2 7.5 .5.9 .8,6 9.9

2.Vj. D 7 4 9 6 8 5 1 7 6 o o -/,9 -23, o -7,0 -8,S 9,9

1 9 9 1 J a n 2 0 7 6 7 4 8 5 9 5 6 l 2,7

-8. J

-4. 9

-9. 5

-o. 2

-2. o

7 6 8 6 9 8 1

-2, 5

2/, 7

F c b

-3. o

-/, 9

o.2

2 0 8 9 7 5 0 8 2,6 2/,5

M r z 2 0 4 7 7 5 1 6

9 5 9 7 0,6 0.3 0.4

9 5 6 3 -2,0 0,1 -0,4 2,4 2/,4

g 9 519 1,7 .0.1 .0,5 2.4 2/, ;

1 9 6 4 7 5 0 1 9 46 5 -2.3 -0,1 -0.6 2,o 2o,5

J u n 1 8 8 8 7 5 0 5 9 3 9 3 -3,9 0.1 -0.8 /.7 2o. /

Jul 1 6 6 6 7 5 5 2 9 2 1 9 .11,7 0.6 -1.9 7.4 78, /

A만惡 1 6 0 8 7 5 5 9 9 167 -3,5 0.1 .0,6 o.9 ; 7.5

sep 1 5 5 1 7 5 5 5 9 l o 6 -J. J o.7 /7.o

o 諒 8 9 8 5 -f, 9 o,3

.o. 7

.o. 4 /6. 2

N o v 1 4 1 0 7 5 1 0 8 92 l -3, 4 .o. 2 o,; /J,8

-o. 7

-/,J

.o. 7

D c z 1 3 3 3 7 4 5 6 8 7 8 9 -5, J -o. 7 -/. J -o. 2 7J,2

19 9 2 Jan 8 518 .18,3 -o. 4 -3. ; -47. 5 -o.8 -/o, 9 /2,8

F c b 1 0 5 8 7 4 2 2 8 4 8 0 -2. 9 -o. / .o. 4 -49. 4 -/, / -//, 6 /2.J

M r z 1 0 3 3 7 4 1 7 8 4 4 9 -o. 7 -o. 4 -49. 5 -/,3 -/ /,6 /2, 2

Apr 9 9 6 7 3 8 2 8 3 7 7 -J. 6 .o. 5 -o. 9 -5o. 5 -/. 7 -/2.o /7.9

M a i 9 7 4 7 3 5 5 8 3 2 9

2 0 1 1 7 5 0 7

1 4 6 0 7 5 2 5

-2, 2

1 0 9 0 7 4 2 8

-2. 4

-o. 4 -o. 6 -Jo, 4 -/, 9 -;2,o /7, 7

Ju n 9 4 8 7 3 5 7 8 3 0 5 -2.7 0,0 -o. 3 -49,8 -2, o -;/.6 / /,4

Jul 9 0 1 7 3 6 2 8 2 6 3 -4.9 0,1 -0.5 -4J. 9 -2. f -/o. 4 /o. ?

A u g 8 9 1 7 3 5 4 8 2 4 5 .7. ; -o. / -o. 2 -44. 6 -2. 7 -/o. 7 /o,8

scp 8 7 8 7 3 2 5 8 2 0 4 -/,J -o. 4 -o. 5 -43, 4 .3, o -9. 9 /o, 7

o k t 8 5 9 7 2 5 8 8 1 1 7 -2, 2 -o. 9 .;.o -4;,2 -5. 5 -9, 7 /o, 6

N o v 85 1 7 2 1 4 8 0 6 5 -o. 9 -o. 6 .o. 6 -3 9,6 .5, 9 -9,6 ;o,6

D e z 8 3 0 7 11 8 7 9 4 8 -2. 4 -7.J -/.4 -J 7,7 .4. 5 -9. 6 /o, 7

199 3 Jan 7 7 5 7 0 2 0 7 7 9 5 -6. 7 -/.4 -/.9 -28. 9 .5. J -8. 5 9 .9

F e b 7 6 9 6 9 7 7 7 7 4 6 .o. s .o. 6 .o. 6 .2 7.j .6. o .8,7 9,9

M 76 1 6 9 4 6 7 7 0 7 -/. / .o. f -o. J -26. J .6, J -5. s 9.9

Apr 7 5 6 6 8 8 4 7 6 4 0 .o. d .o. ? .o. p .2f. / .o. 7 -5. s 9 .9

M a i 7 4 8 6 8 4 6 7 5 9 4 .;. / .o. 6 -o. 6 .2J. 2 .6. 9 -8.8 9,8

J u n 7 4 3 6 8 2 3 7 56 6 .o. 6 .o.J .o. 4 -2/.6 .7.J -8. 9 9.s

*)Bctriebe von Unlcrnchmen mit 2U Beschalliglcn und mehr.

1)An Deutschland i"sgesaint(Deu1schlaiid = 100).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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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BeschSftigte *)
9.5.2 Arbeiter

FrOhcrcs f Dcutsch- l c u c | FrOhcrcs |Dculsch-

Bundcs- | land Landcr und | Bundcs- | land Lindcr und |Bundcs- | land | n c u e n

Zeitraum | Bcrlin-Ost | gebiet Bcrlin-Ost | gcbiet Bcrlin-Ost | gcbict U n d c r u n d

VciandcnmR gcRcnabcr
1 0 0 0 Pcrsonen Vorquartal/Vonnonat Vorjthrcszeitraum

Pr oz en t

l99 l 蘿 o,9 78,<

l 9 9 2 朧 l:Il
5 0 7 1 6 2 4 6

4 8 8 3 5 5 1 7 = : = - ; : = -46. / -3,7 -11.7 / /,J

l99 l l.Vj. D l 3 8 9 5 0 7 4 6 4 6 2 o,o 2,4 2/,5

2 .Vj. D l 3 o 6 5 0 7 1 6 3 7 7 -6.0 .0. 1 -/,3 /,7 2o,J

3.Vj. D l o 7 4 5 10 4 6 1 7 g -17.8 0.7 -J. 7 燎,피 7 7.4

4,Vj. D 9 3 3 5 0 3 6 5 9 6 9 -/J. / -/.i -i. 4 -o. 8 /5,6

l 9 9 2 l.Vj. D 7 o 9 4 9 6 6 5 6 7 5 -24, o -/,4 -4. 9 -48, 9 -2, / -/2, 2 /2,J

2.Vj. D 6 s 3 4 9 1 3 5 5 6 6 -7.9 -/, / -/.9 -5o. 燎 -J, / -72, 7 //,7

3.Vj. D 6 o l 4 8 9 5 5 4 9 6 -s, o -o. 4 -7,3 -44. / -4, / -/ /,燎 7o,9

4.Vj. D 5 7 2 4 7 5 7 5 3 2 9 -4, 8 -2. 8 -3, o -3s, 7 -5, 5 -/o, 7 /o, 7

1993 l.Vj. D 5 2 2 4 5 8 5 5 10 7 -s. 7 -3, < -4. 2 -2<, 4 -7. 7 -7o,o 7o,2

1 9 9 1 J a n l 3 9 2 5 0 6 3 6 4 5 5 o,2 2.7 2;,를

9
l 4 o l 5 0 7 7 6 4 7 8 0.6 0,3 0,4 2,4 2/,燎

l 3 7 3 5 0 8 1 6 4 5 4 -2.0 0.1 -0.4 2,2 2/,J

로
l 3 4 8 5 0 7 3 6 4 2 1 -1.8 -0,2 -0.5 2./ 2/,o

l 3 l o 5 0 6 8 6 3 7 8 -2.8 -0,1 -0,7 /,7 7o,5

J u n l 2 6 o 5 0 7 1 6 3 3 1 -3,8 0,1 -0.7 /,5 /5,9

Jul l l l 4 5 1 1 4 6 2 2 8 -//,崙 母.s -/.燎 y,燎 ;7,燎

A u g l o 7 2 5 1 0 6 6 1 7 8 -5,출 피,2 -o, 8 o,5 /7.<

s印 l o 3 6 5 0 9 1 6 1 2 7 -5. 4 -o. 5 -o. 曆 譽,/ /<. 9

o 撚 9 7 4 5 0 6 4 6 0 3 8 -6. o -o, 5 -;.5 -o, 5 7a,/

7
9 3 8 5 0 4 5 5 9 8 3 -3, 7 -o. 4 -o, 參 -o,燎 /J, 7

8 8 7 5 0 0 0 5 8 8 6 -J, 4 -o, 9 -/, 6 -/, 7 /5, /

1 9 9 2 J a n 7 3 o 4 9 7 5 5 7 0 5 -7 7.7 -o, J -3, / -4 7.6 -/, 7 -//,崙 /J,출

9
7 o 7 4 9 6 5 5 6 7 3 -3, / -o. 2 -o. < -49, 5 -2, 2 -/2,4 /2,5

6 9 o 4 9 5 7 5 6 4 7 -2, 4 -o, 2 -o, 4 -4?, 7 -2, 4 -/2, 5 /2,2

Apr 6 6 7 4 9 2 9 5 5 9 6 -J, 4 -o. 6 -o. 9 -5o, ! -2,曆 -/2,를 //,릿

M t i 6 5 3 4 9 0 5 5 5 5 8 -2, o -o, 5 -o, 7 -5o. / -5, 2 -/2.릿 //,s

J u n 6 3 8 4 9 0 6 5 5 4 4 -2.3 0.0 -o. 2 -4?, 4 -3, 5 -/2, 4 7/,5

Jul 6 o 8 4 9 1 9 5 5 2 7 -4,7 0,3 -0,3 -45. 4 -J.曆 -;/,3 ;/,燎

A u g 6 o l 4 9 0 0 5 5 0 1 -/,2 -o. 4 -o. 5 -4J, 9 -4, o -//,o 7o,릿

惡를를 5 9 3 4 8 6 7 5 4 6 0 -7,5 -o, 7 -o. 7 -42. 7 d ,4 -/o, 9 /o,9

o k t 5 8 l 4 8 1 2 5 3 9 4 -2, o -/, / -7.2 -4o, 5 -J, o -/o, 7 /o,燎

N o v 5 7 5 4 7 6 8 5 3 4 3 -/, / -o. 9 -o. 9 -Js. 7 -5, 5 -7o,7 7o,曆

D c z 5 6 o 4 6 9 2 5 2 5 1 -2, 6 -7,6 -7, 7 -J6, 9 -<. 2 -7o,8 /o, 7

1 9 9 3 J a n 5 2 7 4 6 1 9 5 1 4 6 -J, s -/, 5 -2, o -27, 7 -7.2 -9.8 /o, 2

9
s 2 2 4 5 8 2 5 1 0 5 -/. o -o.曆 -o. s -26. / -7. 7 -7 o,燎 /o,5

5 l 7 4 5 5 5 5 0 7 1 -/, / -o. 6 -o. 6 -25. 2 -s, / -/o,2 /o,?

Apr :i:
4 5 o 9 -o. < -/,o -2J, o-;.o -s. 5 -/o, 2 /o,2

M a i 4 4 7 5 :)l: -/. ; -o. s -o. s -22. 2 -5. 燎 -10,3 /o .2

*)Bctricbc von Untcmehmen mit 20 BcschSfUigtcn und mchr.

1)A n Dcutschland insgcsamt (Dcutschland - 100).

Quellc: Slatistischcs Bundc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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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Bruttolohn- und -gehaltsumme *)

N c u c FrUhcrcs Dcutsch- | Neuc | Frllhcrcs [ Dcutsch- | Ncue |FrOhcrcs | Dcutsch-
Lan dcr u n d B u n d c s - land |Ltndcr und | Bundcs- | land |Linder un(t | Bundcs- | land

Zeitraum | Bcrlin-Ost Bcrlin-Ost | gcbict Bcrlin-Ost | gcbict
VcrSndcrung gcgenUbcr

Millioncn D M Vorquartal/Vonnonal 7orjahreszeitraum
Prozcn t

2 9 5 9 6 4 0 1 0 1 9 4 3 0 6 1 5 7.5

2 5 6 l o 4 1 5 0 9 5 4 4 0 7 0 5
-/J.f 3,5 2,3

2 4 6 6 3 3 4 l 8 3 5 8 8 5 7.

2 l34 3 4 59l 3 6 7 2 5
는 < :

-/J,j 3,5 2.3

7 l 3 4 9 o 5 5 3 9 7 6 8 7 -/J, 7 s,燎

7 7 9 8 100 8 7 7 108 675 9,3 11,4 11.2 曆,<

7 2 o o 9 8 2 4 3 10 5 4 4 2 -7.7 -2, 6 -J, o 6,麥

7 4 6 5 111 3 4 7 118 812 3,7 /3,J /2. 7 6 ./

6 o 6 2 9 5 6 l 2 101 6 7 5 -18,燎 .14.1 -t4,4 -/5. o 5,6 4.t

6 3 3 3 103 3 2 8 10 9 6 6 1 4.5 8,1 7,9 -18,8 2.4 0.9
6 3 4 3 1 0 2 4 7 8 1 0 8 8 2 1 0,2 -0,8 .0,8 .11,9 4,3 3,2

6 8 7 2 113 6 7 6 12 0 5 4 8 8.3 10,9 10.8 -7,9 2,1 1,5

5 4 8 4 9 3 l9l 9 8 675 -20,2 -18,0 -/s, / -9,5 .2.5 -3, o

5 9 5 2 9 8 7 7 2 104 724 8,5 6,0 6.1 -<. o -4, 4 -4, J

2 5 o 6 3 o 5 s 7 3 3 o 6 3 -피.릿 曆.7

2 3 l 3 2 9 3 o 7 31620 -7,7 .(; -(4 찰,5

2 3 l 5 3 o 6 8 9 3 3 o o 4 라/ 피,7 피,피 崙,릿

2 4 9 s 3 l o s 2 3 3 5 4 8 7,8 1,2 1.6 曆,9

2 7 3 6 3 4 l 3 2 3 6 8 6 8 9,6 9.9 9,9 7.燎

2 5 6 7 3 5 6 9 3 3 8 2 s 9 -6,1 4,6 를,8 릿,2

2 4 9 2 3 3 7 o o 3 6 l9 2 -2,9 .5.6 -5, 4 7./

2 4 o 8 3 2 5 3 8 3 4 9 4 5 -3.4 -3.4 -5, 4 5,9

2 3 o o 3 2 o o 5 3 4 3 o 5 -4,5 .1,6 -/,燎 7.曆

2 3 2 2 3 3 5 4 l 3 5 863 1,0 4.8 4.5 6 .;

2 6 4 4 4 3 3 5 8 4 6 0 0 2 13,9 19,3 28.3 J,2

2 4 9 9 3 4 4 4 8 3 6 9 4 7 -5.5 -20,5 -19,7 7.2

2 o 6 7 3 2 l 4 8 3 4 2 l s .17.3 -6.7 -7.4 -7 7,5 5,2 5 ,5

2 o 2 2 3 o 8 5 l 3 2 8 7 3 -.?,? -4,0 .3,9 -12,6 5.3 4,0

l 9 7 3 3 2 6 l 4 3 4 5 8 6 -3,5 5,7 5,2 -14.S 6,3 4,8

2 o 5 7 3 2 5 2 9 3 4 5 8 7 4,3 .0,3 0,0 -17.6 4,8 3.1

2 o 9 9 3 4 o 3 o 3 6 l2 9 2,0 4,6 피.5 -23.3 -0,3 -2.燎

2 l7 7 3 6 7 6 9 3 8 9 4 6 3,7 8,0 7,8 .15,2 3.0 1,8

2 l4l 3 s 7 3 9 3 7 8 8 o -1.6 -2.를 -2,7 -14.1 6.1 4,7

2 o o 4 3 3 4 6 8 3 5 4 7 2 -6,4 .6.4 -6.4 .16,8 2,9 1,5

2 l 9 8 3 3 2 7 l 3 5 4 6 9 9,6 .0,6 -o, o .4,5 4,0 3,4

2 2 s 4 3 3 8 6 3 3 6 l l 7 2,6 1,8 1,8 -1.9 1,0 0,7

2 3 l 2 4 4 5 2 5 4 6 8 3 7 2.6 31.5 29,7 -12,5 2,7 1,8

2 3 o 6 3 5 2 8 8 3 7 5 9 4 -0,3 -20,7 -19,7 -7,7 2.피 /,출

l 8 o s 3 l 4 8 7 3 2 9 2 .21.7 .10,8 -11,4 -12,7 -2, 7 -2, 7

l 7 9 7 3 o o 2 3 3 l 8 2 o -0.4 -4,6 -4.4 .11,1 -2, 7 -5, 2

l 8 8 2 3 l 6 8 l 3 3 5 6 3 ( 7 5.5 5,5 -4, 6 -2, p -3, o

l 9 2 o 3 l 4 9 3 3 3 4 l 4 2.0 -0.6 -0,4 -6, 7 -3. 2 -3, 4

l 9 6 4 3 2 5 5 2 3 4 5 l 6 2.3 3,4 J .J -6.4 -4, J -4. J

2 o 6 7 34 7 2 7 36 7 9 4 5,3 6.7 6.6 .5.0 -5. < -5. 5

*)Bethcbc von Untcmehmen mil 20 Beschaniglcn und mehr.

Quellc: Slatistisches Bundc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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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Ums atz *) nach LInd ern

9.7.1 Insgesamt

Millionen 騷M

l99 l 1
1 6 0 8 5 7 4 9 0 2 7 9 1 1

2 3 2 8 7 l3 2 5 4 5 2 5 7

l9 9 2 2 3 5 7 4 l2 9 2 3 4 9 7 4

l99l

::;
l 8 3 8 4 3 3 2 4 8 8 l 9 2 4 l 2 l 7 4 l 4

l 6 7 6 4 3 2 2 3 4 3 l 7 5 o 9 9 4 3 6 l

M r z l 7 5 9 5 6 2 2 4 7 6 l 9 l 3 l o 7 2 4 2 l

A p r l 5 9 o 6 o 6 2 4 6 9 l 9 8 2 l o 9 8 3 5 3

M a i l 5 7 9 5 6 6 2 28 8 l 7 9 8 l o 3 3 3 5 9

J u n l 5 4 9 5 2 o 2 3 6 3 l 8 7 8 l o 5 8 4 3 o

Jul l 9 4 4 l o s o 4 2 4

Au g l 8 6 7

l 7 o 8

l 6 o 2 l o o 2 4 7 4

scp l 3 l 2 l 9 8 8 l 2 o l 4 5 8

o k t l 4 3 2 2 o l 3 l l8l 4 8 9

t
l 4 8 6 2 l 3 4 l l 5 8 4 8 7

l 4 8 8 2 o 9 3 l l 8 9 58sl

l 3 6 5 l 7 l 4 9 3 5 3 7 3

l 3 o 8 1 8 2 9 9 4 5 3 5 o

M r z l 4 l 2 l 9 3 o

1 9 9 2 Jan

l o 7 9 4 4 2

Apr l 3 5 7 l 9 4 7

5 2 4

4 8 3

5 o 7

5 7 8

5 l 5

l l 9 6

2 3 o 2

2 2 4 o

2 3 4 5

2 4 3 2

2 4 9 5

2 6 4 3

4 9 4 2 l3 5

F e b 6 o 2 2 o 7 2

6糾 2 4 3 7

6 5 4 2 2 2 5 l o 5 4 4 2 8

M a i l 2 4 2 6 2 l 2 l9 o l 7 9 8 l o l 5 3 9 4

J u n l 3 l 2 5 9 6 2 3 9 o l 9 3 7 l o 9 7 3 7 5

Jul l 2 3 3 撚 4 2 2 l 7 l 8 7 9 l o 3 5 3 6 o

A u g l 2 7 3 5 6 8 l 9 9 5 l 8 o 2 l o o o 3 6 o

scp l 3 5 4 6 4 8 2 4 8 3 2 4 9 2 l l8l 4 3 2

o k t l 3 8 s 6 o l 2 4 7 3 2 o l 4 l l 9 o 4 4 5

N o v l 38 l 6 9 2 2 4 3 9 2 o 7 5 l l 5 2 39il

D c z l 4 6 3 7 6 7 2 8 5 4 2 l 5 8 l 2 4 o 6 I 7

1993 Jan l l8 5 535 l 9 6 4 l 5 9 l 9 4 3 29 l

Feb l l 9 9 5 2 o 2 i 2 6 l 6 7 9 l o 3 o 3 l 7

M r z l 3 9 2 7 5 9 2 6 o 3 l 9 9 6 l 2 9 4 4 o 4

Apr l 2 9 6 7 9 6

:fll
l 8 4 5 l 2 o 2 3 6 9

M a i l l74 5 7 6 l 8 2 2 l l 6 9 3 g 7

VcrBndcrung gegenUbcr Vorjahresmonat

l9 9 2

t;
-J5. 7 J 4.7 .9,8

-22. o -7 /.6 -J. 2

./o. 9

M r z 7,4 -1.5 5.o

Apr

-/f.2

-/4.< 3,0 .9,9

.2J. ;

4.5 .5.0

o .9

-/.s -4,0 21,4

M a i .2/.J 9.7 -l. J -o. o ./. 7 9.9

J u n ;f.6 ;.2

燎.7

J ./

J9. /

-7 9.燎

-/5. J J.8 .;2,8

Jul 2S.S -3.7 -J, 4 -/.5 -/5. o

A u g / 7.7 ./o. 9-2o. 6 .3. J .o. 2

-27. 5

-;4. o

scp J .? 2 7.s 5.9 25. 4 -/. 7 -J. 5

o k t .J. J f.o /.7 o.o o.8 .9. /

N o v -7,1 S4.3 .2. 2 -2.S .0.6 -78. 4

D c z .1.7 -35.8 s .o J ./ 4.J 4.9

19 9 3 Jan -;J. ? 8.3 -8.0 .7.2 0.8 .21.9

F e b .8.3 -13.7 2.6 .8. 2 9.o .9. 4

M r z ./.f 25. 7 6.s 3.-1 19.9 .8. 6

9
-4. J 2/.<

.98
.5. 2 1-1.0 -13.8

-5.5 -7.2 /.4 15.2 -2.0

')Ohnc Un'isatz-(MehrwcH-)5teuer. - 聾피hcbe voii Unlcrnehme" rnit 20 Bcschd料린en und mchr. Angaben dcr Statislischcn Landcsamter.

Quellc: Statistischcs Bunde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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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Bergbau und Verarbeitendes Gewerb e
9.7 Umsatz *) nach Landern

출.7.2 Au s l a n d s u n i s a tz

M 料 M n < n 歸M

1W2 1 1329
l l9l 4 7 3 9 2 1 2 9 7 2 3

l 2 8 6 :gl9 4 5 2 2 l 5 2 8 5 o 6

l99l

:::
l l 2 2 2 9 3 7

lo o :9 2 o 3 17 8 13 2 2 3

M R l 2 6 7 l 2 3 5 2 8 2 l l 6 2 8

Apr l 2 3 8 o 2 9 6 4 4 7 l 3 2 l8

M a i 3 2 2 l3l l8

Ju n 1
ls4 4 8 2 3 7

l 5 5 5 5 2 6 5 4 3 o l4 9 39

Jul l2 9 5 7 2 7 o 4 2 9 l5 9 6 l

A u g l 3 8 5 2 2 8 9 4 3 3 )9 o 9 l

scp l l 6 6 o 3 l 6 4 7 4 2 l 7 9 3

o k t l 7 o l 2 7 4 o 2 4 6 8 l 9 6 7 8

N o v l6 5 8 2 4 o 2 5 4 4 9 6

D e z 1 9 7 4 7 6 4 7 o 5 o 7 :9 l 3 8

1 9 9 2 Ja n l l 2 7 o 2 7 o 2 4 6 ll l 5 6

9
l o s l9 6 3 3 6 4 o 7 ll 2 撚

l l 3 l 2 3 3sl7 3 6 6 l3 9 5 5

Apr l l l l 4 9 3 2 o 3 4 7 l l7 4 8

M a i lll l5i! 3 l 4 3ll l l 8 2 5

J u n l 2 9 lol 3 2 9 3 3 2 l駱 2 3

Jul 9 5 3 l 5 3 o 7 lo 8 2 9

Au g 9 9 lz l9 4 3 3 2 l 2 6 l9

료cp l l 4 l o 4 2 l 9 f!o2 l3 5 2 5

o 撚 l o 5 5 5 2 4 2 3 여 l l6 3 3

7
l l 8 6 8 3 2 5 4 l 8 l2 o 32

l l4 7 7 4 5 7 3 5 o l59 96

19 9 3 Jan 8 6 2 6 2 l l 2 2 8 l lil 34

z
8 9 4 2 3 o 9 l料 ll 4 3 l

l 2 o l 2 8 3 8 8 2 7 7 l5 3 5 9

Apr 8 6 6 2 2 8 5 l 7 8 l 2 8 5 o

M a i 7 o 3 9 2 l 5 2 9 g l 2 6 4 8

P r m e n t

VerSndcrung gcgcndbcr Vorjahrcsmonat

1 9 9 2 Ja n .o. 6 ;JJ. o / 7.9 9.9 -59. 3 린燎. 燎

F c b 7.9 2 7o. J <3. 9 /2s. 2 -;4.< / 7a. <

M r z -/o. 4 7z. 9 a4. 9 29.7 19.8 9J.z

Apr -9. 를 s6. 4 S.O .22.4 -/ ;.J /5s. 7

M a i -2s. o 2Jo.5 32,8 .3.5 -S.4 41,8

J u n ./<. J <J. f 2J. p -22. 7 //.< -4/, 2

Jul .26.J 74. J /<. 7 .2s. J -J:.J -52.5

Aug .28. o 6/.< .J2. 9 .7J.J -JJ, 9 -7s, 7

s.p ./. < 73. 9 .J o.9 <9. f -J 7.5 -72. 9

o k t .Js. / .56. 4 -J9. 9 -J5. o -4o, 9 -57,<

N o v .?s. < .; 7.; ./9.2 .2J. J -J6. 6 .<<. 8

D e z .J/.o .35. / .Jo. 4

1 9 9 3 Ja" <.3 -Js. 2

F e b .; 7.6

.f2. / .s3. p

/.7

.2J. o

.J;. 9

.l. 7

1
.<2. 5 .23.0 .7,4

.78.9 -8.0 .Jf. 7

M r 2 J .9 4.o 0.3 -24.2 /o.< 8.4

Apr .22. 2 .J8. J .; ;.o J.2

M a i -36.6 .75. 7 .3/.j ':!.9 9.6

. 6.o 89. 8

*)Bclricbc voii Dntcrnehmcn mit 20 Bcschailiglen und mehr.
Quellc: Statistisches Bundesamt

. a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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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m m e r 1 2 3

9 Bergbau und Verarbeitendes Gewerbe

9.7 Umsatz *) nach Landern
9.7.3 Anteil de s A u s l a n d s u m s a t z e s a m G e s a m t u m s a t z

Pr o ze n t

l 9 9 l 8 .p / 7.2 /2.5 2o. J /<, / /3. 7

l 9 9 2 //,燎 /o, 2

22,o ?,o

/3,2 6.4

M r z 7o,曆 6,7

/2,o 5,2

M a i /2, 7 5,燎

J u n /4, 7 9.2

Jul /J,2 /4,5

A u惡 l9,o /9,3

sep

Apr

8.J

6,/

6,o

7.2

7,7

9.7

/o, o

7.o

8 .6

s ,燎 /8,燎 2o,3

o k t //,9 /6,6 /<. o

言
//,/ 76,4 /p,8

/3,2 2o,5 23,5

l9 9l

/ 7.2

7.o

/2,3

;2.5

/5, 2

s,5

/o, 5

/o,9

7o,8

7/,s

22, o

/J. 9

J9,s

1992 Jan 8,2 /4. 2 //,9 /4, 9

F c b //,9 /8,4

M r z

/J.J /9. 2

J a n 9.2 //,6

F c b 8 ,7 /o.2

9.5 /4, 7

/2,o 22. 5

/o,5 / 7.9

//,2 22,9

//, 7 22, /

/2. 9 23, 2

/3,J 25,s

/6,5 23,5

;6,/ 25,5

/ 7,8 24.2

72, 7 74,5

a ,2 J2, 6 /6,2 22,5

8,o 2o,3 /5, 9 78,9 /2,릿 /2,4

Apr 8,2 22,8 77,7

6.5

/ 7.o 6.2

Jul 7J.5 /4,2 8 ,o

A u g 7,8 5,4

8 ,4 /6, / 5,8

o k t 7,5

9.8 /3,3

9.2

曆,;

/4,3

s,曆

f 7,s

/7.3

/ 7,/

/<.5

J8,4

52. 2

/J, /

2o, /

7,8 Jo,o J6,o J<,2 ;5,6

7,3

曆,5

s,9M a i

s

24,4 /;,7

25,5 //, 7

J u n /J,2

/o,4

5 .9 /3, 7

7,7

9.7

1993 Jan

74.8 72,<

雲cp / /,J

?,養

/o, 7

7.6

74,3

9,7

/o,5

J2,8

72,6 7 /,8

F e b 7.4 曆.o

4,p

/4,J //,o //,/ 9,8

M [ z 8,燎 /6,發 /4, 9 /J, 9 / /,參 /4, 7

Apr 6,7 7.8 /2,o 9,7 /o, 7 /3,를

M a i <,燎 6,7 /o, / /<, 4 /o, 7 /2,5

*)Bctricbc von Untcmchmen mit 20 BcschSBigtcn und mchr.

Quclle: SLitistisches Bundc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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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Bergbau und Verarbeitendes Gewerbe

9.8 Beschaftigte *)nach LSndern

1 0 0 0 P e r s o n c n

l 9 9 l 脚

l 9 9 2 曆 f8 l3: 를 t t g

1991 Jin 6 9 o

F c b :))
l 2 o

l2 5 7 2 o 4 2 9 401 116

M i z 2 9 7 l2f! 7 o l 4 l 4 3 9 4 l l 3

Apr 2 9 5 l23 6 9 5 4 o 5 3 8 2 llo

M a i 2 9 3 ll 9 6 7 8 3 9 s 3 7 l l燎

J u n 2 8 3 ll 4 6 s s 3 7 8 3 s 4 l o 3

Jul 2 5 7 lo 3 5 7 5 3 3 7 3oit 8 7

5
2 4 9 3 2 4 2 9 4 料

2 4 2 l9
5 s 4

5 3 4 3 l 2 2 8 2 fl2

o k t 2 3 3 9 l 4 9 8 2 9 2 2 6 8 7 9

및
2 2 s 8 8 4 7 8 2 料 2 5 8 7 7

2 l 6 8 o 4 5 s 2 6 3 2 糾 7 s

l 9 9 2

t
l 8 5 7 l 3 5 7 2 4 o l 7 7 6 o

l 7 9 6 9 撚 s 2 3 3 l 7 3 s 7

M r z l7 3 6 7 3 8 2 2 8 l 7 o 5 7

流
l 7 o 6 s 3 2 3 2 l g l糾 5 6

l 6 3 6 3 3li! 2 l s l6l 54

J u n l 5 9 6 l lo 2 燎 l 5 6 s 3

Jul l5 3 5 9 2 9 8 l 9 7 l4 5 5 o

5
l 5 o 5 7 2 撚 l9 5 l4 5 4 9

l 4 7 57 2切 l9 3 l 4 3 4 8

o k t l 4 4 5 6 2 8 2 l9l l4 출 4 6

7
l4 3 s6 2 7 9 lil9 l 3 8 4 7

l 3 9 54 2 7 2 l8 3 l 3 s 4 6

1 9 9 3 Jin l 2 8 54 2 5 2 l7 4 l 2 5 4 l

票
l 2 6 55 2 5 o l7 2 l2 5 4 l

l 2 4 5 5 2 4 7 l 7 o l 2 s 4 o

漂
l 2 4 s4 2 4 7 l7o l24 3 8

l l 9 피 2 4 5 l6 8 l 2 4 3 8

Prozen t

VcrSndening gegendber Vorjthrcsmonat

1 9 9 2 Jan f 9 . <

-5o, <

치價,출

-4 7.5 f9 . 를

-44. 5

NIai -44. 4

-5;.s

-i3. ; -를o,燎

J u n -4a.J

-44, 3

-피5.를

-4J, ;

-4<, /

-45. 7

-44. ?

-4;. < d2 , 2

로
-J9, 7 -7o, 9

-J8. 2 -<2. ;

.4/, 2

-JJ, 6 -J5.<

-Jo, J

-4o. o

-3J, 2

o 撚

-J 7.9

1 9 9 3 Jan -7 7.5 .Jo. f

-44, 2

-4o. 6

.小燎.燎

-Js. J

-4<. 2

-2o. 4

.27. 2

-43. 9

-27. 7
57

-52,o

-26. /

-4 7.2

-J 7.曆

-29, o

-53. J

-4/.J

-27. o

-4s. 8

-J 9,o

-J 7,7

-J<,曆

-5<.출

-J7. /

-56. 5

-55. 9

-52, 릿

-5o,s

-49. 4

-피7.繫

-76. J

-44. 7

-25. 燎

-27.출

-JJ. J -2<. 4 .28,曆

-42, 5

9

및

-4a. 8

-4/. <

Jul

-4<. 7

-J5. J

-3?. ?

-29. 7

Apr

-42. 5

-Jz. 7

f a . J -<5. 2

A 尹

.29. 4

-42, < -45,燎

-4 .< -J4. 5

-3a. 7 .l<,8

-JJ. 4 -4o. 7

-25. z -/8. 를

-2 7.2 .;6.o -2J. 7 -22. J -24. 6 -J2,출

M a i .2<. 6 ./<.3 -2J. o .2/. 7 -2J, 4 -Jo, 2

*)Betricbc von Untcmchmen mit 20 Bcschiinigfen und mehr.

Quellc: Statistischcs Bundcsiunt

- 84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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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Baugewerbe
l0.1 Index des Auftragseingangs fur das Bauhauptgewerbe *)

10.1.1 Insgesamt

Fruh示o Ncuc I FrOhcrcs | Dcutsch- Ncuc | FrOheres | Dcutsch-
Li nd e r u n d B u n d c s - ILtnder und | Bundcs- | land Linder und | Bundcs- | land

Zeitraum | Berlm-Ost Berlin-Ost | gcbiet Bcrlm-Ost | gebict
2.Ha1bjahr iCgenabcr

Vorjahrcszcilraum
- lo o Prozcnt

;3l: s
l52.l /5. /

l4 3 ,4 l68,l l l3,3 /o.5

l 9 9 2 朧 2 l 2 3 l79, l l27.6 =를및三 f<. 燎 6.5 12,6

l9 9 o 4.vi. lol ,6 l48.8 97,4 3.3 -6.1 -5.1 ;5. 9

l 9 9 l l.Vj | 86,1 l4 4 .6 9 3 c ./l.J -2,8 .4.3 J.9

2.VJ. | 134,5 l79,3 ll8.7 J<. 2 24.0 27,4 /o.를

3.v i l8l ,6 l86,9 l28,6 35. o 4,2 8,3 84.6 17,9

4.vi. l7 l,3 l6 l.5 l l2,7 .5,7 .13.6 .12.4 <s. 雌 를.5 ::::
l 9 9 2 l.vi. l65,2 l66,o 114,6 .3.6 3.8 1,7 p/. 오 /4,s 2J, o

2 vi. 2o9.4 l9o.9 l34,o 2<. 를 75.o / 7.o 55,7 6,5 12,9

3.vi. 2 2 9 3 l86.o l33.5 9.J .2. 6 -o. 4 26.3 .0.5 3,를

4.vi. 245.l l73.4 l28,l <.9 -a. 7 -4. o 43,1 7,4 13,7

l 9 9 3 l.vi. 2 o 7 .6 l6s .4 ll9 를 -;f. 3 -4. 6 -6.9 25.7 .0,4 4.0

2.V). 27o.6 l9o,9 l4l,l 30.4 15,4 18,4 29,3 0,0 5,3

199 0 O k t loo,9 l62,o lo4 .9 .19.5 -1.8 -4.2 /7.9

N o v loo.6 l39.9 92.1 .0.3 -13.6 .12.2 / 7.<

D c z lo3,4 l4 4 .6 95,2 2.8 3.4 3,4 /2.J

199 1 Jan 82 ,4 ll8,8 77,9 .20.3 .17.8 .18,2 5,4

9 73,o l3o,3 83,5 -1].4 9,7 7,2 2.4

lo3,o l&4,8 ll8,3 41.1 41,8 41,7 4./

Apr ll5,o l65.5 lo8,5 11.7 .10,4 -8,3 s,6

M a i l27,s l7l ,l l l 3 2 10.9 2,4 4.3 //,o

J u n l6l,l 2 o ) o l34.4 26.4 17,6 /s. 7 ;2,5

Jul l69,o l77,6 l2l ,7 -1.9 .11.7 -9,4 120.9 /1.3 2 3.燎

A u g l76,7 l 7 5 2 l2 l.3 4.6 -1.4 .o. J s9. 4 13.0 31,3

scp l 9 9 2 2o8,o l42,7 72.7 78,7 / 7.를 J5, 9 26.1 30,3

o M l89,4 l75.4 )22,8 -4.9 -15,7 .13.9 s7. 7 S.3 17,1

N o v l65.5 l49.8 l o 5 3 .12.6 -14,6 .14.3 <4.5 7,1 14.3

D c 2 l59,o l59,4 110,1 .3.9 6,4 4.6 JJ.8 /o. 2 /J, 7

1 9 9 2 Jan l47,4 l32,o 93,0 .7,3 -/ 7.2 -/5.J 7s. 9 /;, ; /5. 4

F c b l5 3 3 ls6.4 107.7 4.0 18.5 15.8 / /o.燎 2o. o 2?. o

M r z l94 .9 2o9 ,6 143,1 27.1 34,0 32.9 t9. 2 /J. 4 2/. o

Apr l9 l,4 l77,7 l24,4 -1.8 -15,2 -13.1 <6, 4 7.4 74, 7

M 9 i 2 o l.7 l78.o 125.7 5.4 燎.2 ;.o 58. 2 4.o /J.o

J u n 235,l 2 l6,9 l52.o 16.6 21,9 20.9 7J. p 7.8 13.!

Jul 2 2 o 2 l83.6 l3l.l -6,3 -15,4 .13.8 Jo. J J.4 7.7

A u g 2 l7,4 l7l,7 l23.9 .1.3 -6.5 -5.5 ;J. o -2.0 2,1

scp 2 5 o 3 2o2,6 l45.5 15.1 18,0 17.4 2f. 7 -?,( 2,0

o k t 255.5 I78.7 132.3 2.1 -11,8 .9.1 z4. ? 1.9 7.7

N o v 2 2 4 .8 l52,5 ll3.7 -12,0 -14,7 -14.1 z5.8 1,8 8.0

D c z 255. l l89,l l38.3 13.5 24.0 21.6 <o. 4 1S.6 25,6

1 9 9 3 Jan l6 9 2 l33.9 96.6 .JJ. < .29. 2 .Jo. 2 14.9 1,4 3,9

F c b l8料c l4 4 .o lo 4 .6 11.2 7.5 8.3 22.8 .7.9 .2.9

M r z 2 6 5 2 2 ls,3 l56.3 40.9 51.6 49.4 3<. / 4.3 9.2

Apr 2 3 8 2 l 8 l o l3l.8 .10.2 .17.0 -;J. 7 2f. J 2.o 5 .p

r:i 26 l.8 l78,4 9.9 .1.5 0.2 5.7

3 1 1.7 213,1 ;:3.: 19.1 19.5 19.3 33.6 ./.5 4 .J

*)Werlindex (in jcweiligcn Prcisen). - Bethebe von Unternchmcn mit 20 BcschUnigtcn und mehr.

Qucllc: Statislisches Bunde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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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 Baugewerbe

10.1 Index des Auftragseingan린 情r das Bauhauptgewerbe *)

10.1.2 Wohnungsbau

訪cuc. 丁 7 7 T c
Under und | Bundcs- land ILinder und | Bundes- | land |Linder und | Bundcs- | land

Zeitraum Btrlin-Osl | gcbict Bcrlin-Ost | gcbiet | Bcrlin-Ost 1 gctm-l
Verlndcrung gegcndbcr

Vorquartal/Vomwnat Voqahrcszcitrau를L

사 諒 Prozcnt

1990 4 .Vj. 9 3 .4 l49,o 99,5 .;2.4 /./ -/,燎 2/.4

1991 1.Vj. 7 l,6 l4 3 ,o 92.9 .23. J -4. o -6. ? 4 .7

2.vi. 8 l.8 l72,5 111,3 14.2 20.6 19.8 /5,<

3 .vi. 89,6 l77,o ll5,l 9.f 2.燎 린.피 -;5, p 2o, ; 7 <.5

4.vi. 9o.6 l 7 3 2 ll3.o /./ -2.1 -I.燎 -J. o /<. 7 /J.<

1992 l.Vj. 9 5 2 l75.l 114,8 5,燎 /,/ 1.6 JJ. o 22, 4 2J, <

2.vi. l )2,9 197,0 130,0 /S.ll 12,5 13,2 Js. o /4,2 7<.출

3.vi. l l 5 J 188,0 125,1 2.; -4.6 -3.7 Js. < 를.2 s.7

4.vi. l44,7 197,0 134,6 25. < 라를 7.를 5f.7 13,7 19,1

l993 I.vi. l44,o 195,5 133,7 -0.J -o.를 -c. 7 J/,J //, 7 /<,5

2.vi. l96,9 232,4 162,6 J<. 7 /8, 9 ?;, 6 74.4 /s. o 2J, /

1 9 9 0 O k t 7 o 2 153,6 98,8 -J?. 4 -:.6 .14,9 27, 7

7 l o 4 J 152,4 103,0 45,4 -0,8 4.3 53.s

lo 5 .출 l4 l,o 96,7 1.5 -7.5 .6. 1 7o,?

1991 ]m 68,7 ll2,4 74,8 .35.1 -2o.J -37,6 -2. 2

9 6 5 3 l 3 2 E 85,8 -4.9 17.7 14.7 /.7

8o,9 l843 ll8,o 23.9 39.3 37.5 ;7,9

認 7 3 3 l63,7 lo5,o .9.4 -11,3 .11.0 工小,燎

69.l l6o,6 lo2,6 -5,7 -1,9 -2,3 看,7

J u n lo3,o l 9 3 3 l26,4 49.1 20,4 33,2 22, 7

Jul 89,o l63f lo7,l -13.6 -t5,S -15,3 38,4 /a. 7 /p. o

Au s 92,7 l68,o 110,3 4,! :,f 3,0 1:.: 7<. / /5. <

scp 87,l l99,9 l27,9 .6.0 19.0 16,0 .49,6 26.a /o. 2

s5 8 4 J l83,5 I l8,o -3,3 -8,3 -7.7 19,9 /p.5 /?. 4

88,6 167,8 109,6 5,3 긴.6 .7,1 .15.燎 10.1 6,4

D c z 99,o l68,4 lll.5 11.7 0.4 1,7 -a, 4 ;9,4 75, J

1992 Jan 96,7 l36J 92,6 .2,3 -19,1 .17,0 4o.8 2/, 2 2J,燎

9
95.l l 7 4 3 l l 4 3 -1,7 28,0 33,4 45, < 57, 7 J5. 2

9 3 ,7 2 l 4 s l37.5 .1,5 23,3 20.3 /i.8 7<.6 /<.5

Apr lo8,o 181,1 l2o,l 15.3 -15,7 -13,7 <7.3 /o.를 /<. 4

M a i lo 3 ,4 l75,9 ll6,4 -4.3 -2,9 -3,1 49,6 9.5 7J.5

Jun l 2 7 2 234,l l53,4 :3,0 33.1 31.8 23,5 21.1 2/, 4

Jul l24 ,7 l76,7 l2o.o -2.燎 -를피.J -21,8 4o. ; 8 .5 /2. o

奈
92.fl 176,8 115,4 .25.6 0,1 .3,曆 雌,/ f .를 피,를

l 2 8 J 2 lo,6 140,0 38,1 19,1 27,J 47,2 5,4 9.5

o k t l 3 6 2 2 o o 3 l35,3 수를 -친參 -J. < 피工.를 5 .2 /4. 7

7
l 2 8 2 l8 7 2 126,6 -5.f -6.5 -6, 4 44, 7 /7,< /5,5

l69,7 2o3,5 142,0 32.피 曆,崙 ;2,2 77,4 2o,曆 27. 4

lw3 li
l2 l.l ls5,9 lo7,5 -28.6 -23.4 -24,3 25. 2 ; 4.5 J6. 7

l32.9 168.8 l l6.6 9.7 8.3 8.5 39. 7 -3.2 2.0

)78,l 26 l,9 l76.9 34.0 55.3 51,7 9o. / 2;.9 2a, 7

Apr 159,9 221,5 l5o.9 .10,2 -15,4 -14.7 4s. 7 22. J 2J. <

M A i 172.4 216,4 149,8 7.8 -3.3 -0.7 <<. 7 2J.燎 2s, 7

Jun 258,5 259,3 1S7.1 49.9 1f,8 24,9 103,2 /o.8 22. o

*)Wcrlindex (in jcwciligcn Preiscn) - Bctncbc von Untemchmcn mit 20 Beschaftigten und mchr.

Qucllc: Statislisches Bundesamt

- s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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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Baugewerbe

l0.1 Index des Auftragseingangs lur das Bauhauptgewerbe *)
1 0 . 1 3 H o c h b a u - N e u e L i n d e r u n d Berlin-Ost

schaRs- schifts- | bihn, | licher | tchtfb- | bthn, | lichcr
Zc:..aum haul) | Post | B)u2) | haul) | Post | B*u2)

Vc rt nd c ru na aea cnO bc r

2.Hi1bjthr 1990 -100 Vorq uartal/Vonnonat Vorjahreszeitraum
Prozcnt

1990 4 .Vj. 9 8 3 8 l 3 120,0 .3.3 J;.J 5o.燎

199) 1.Vj. 85,9 83,9 l2o2 .12.6 3.3 0.2

2 .vi. 127,6 113,8 278,6 피曆.5 35.6 小小;,曆
는 4 三

3.vi. 150,8 2 0 0 3 368,8 18.2 76.2 32,4 48.3 68.9 361,1

4.vi. 3 2 8 3 3,4 -28,2 .11,0 린曆,6 77,1 173,를

l.vi. 2 9 7 J 14,3 .26.1 .9,5 107.6 26,7 147,3

2.v). 217,8 167,4 322.9 22,2 57.5 8,7 7o. 7

155,9 144,0

l 9 9 2 178,3 10 63

47.1 15,9

.vi. 3s7,o 2.0 54.3 10,6 47.J 28,9 .3,2

4 .vi.

222,1 258,4

230,7 230,4 377,8 린,9 .-小燎.를 를.看 피曆.燎 를雌,燎 小친/

1993 l.Vj. 215,8 210,0 7/,燎 繫7.를 -/피. J

2 .vi. J2.燎 -7,6 7,2

l o 9 3

244,0 154,6

254,6 -6,5 -S.f -32. 를

3 4 6 J 13.1 .16,4 5<. o

1 9 9 0 O k t 62,7 130,8 n . s .43.0 를라燎

言 86,9 97,5

95,6

i!l,4

9

J u n

l 4 5 3 方燎,린 燎린.를 린피린,출

7 4 f

lls,9

ll8,l

lo7,5

壽2l9

l 3 8 3 l75,s 24,5 115.1 380,6

s인 l68,5 lo4,l

l55f

245,8

32 l,o

269,o

363.7

3 4 2 J

4oo,6 73,2 -5,피 린를피./

o 狀 l7구,출

Jul

l43.l

A u惡

l 6 2 f 338,8 62.7 158,7 159,0

조

l42.o

71,7 103,1 87,1

92,9 3 lo,4

199 1 J)n

7 58,5 6,9 2IS.4

89,6 -18,0 38,6 -25,5

94 ? 13 1,鷺 7.0 8,4 55,2

7 4 3 118,2 -IS.I -2 1,1 -10.린

.11,9 38.8 .26.3

lo4z 45,7 -28,0 78,3

l l l J 6,4 56,2 58.3

l28,6 15,6 1,9 30.6

11.3 -9,0 .16,2

了.7 199,피 小린.를

-피,릿 -피小.5 -5,릿

2/.曆 -피燎,7 17.1

5.5 55,曆 -/5,피

-20,1 .42,7 -S.4

l47,출 l76,8 33s,7 피.壽 릿o.좌 曆.를 54,2 87.7 154.7

l 9 9 2

l::
149,0 110,1 287,9 0.7 .37.7 -了피,를 曆좌,출 피曆.를 / 腦.燎

182,4 1 0 4 3 294,0 W .5.3 2.1 154,4 1.3 237,5

hliz 203.4 104,6 309,6 11,5 0.3 S.3 94,6 41.0 99.4

됐
203,4 97,0 265,6 o.0 -7.3 -1피,피 燎를.繫 4雌,린 流小

212.5 188,1 363,1 피,J 參린.參 小燎. 7 崙를,2 方琉小 /J,/

J u n 237,4 2 1 7 3 340.0 11.7 15.5 .6.4 65,9 tOI.O 26.4

Jul 210,9 182,6 430,3 .11,2 .15.9 26.6 44.9 U3.3 18,3

%
2 1 1 3 416,9 299,5 燎,2 /를母,J -린라피 52,8 137,3 .12,3

244,1 175,7 341,3 ;5.5 -57.V 1피.燎 <4. 9 피燎.量 -7피.曆

o 撚 227,9 280,1 378,6 -6.6 59,4 10,9 ?s,2 72.7 11,7

7
198,6 181,0 393,8 -12.9 -35.4 4,0 59. 參 參피.看 ;a.麥

265,6 230,0 360,9 33.7 27.1 -S.4 79.< 30. 1 7,5

1 9 9 3 Jan 173,7 188,1 216.7 -34,6 -18,3 -40,0 7 <.린 70.8 -14.7

票 192,5 242.9 215,6 10,8 29,1 .0,5 5,3 / 2,9 -7<, 7

2 8 1 3 199,0 331.4 46.1 .18.1 53.7 38.3 9o. 2 7.燎

Apr 218,0 1782 275,9 -22.5 .10.5 -16,7 7.2 燎小,7 J .릿

ll 236,5 127,4 367,0 S.5 -2S.5 33.0 //,J -J2. 5 /,/

277,5 158,1 395,8 /7.3 피괴/ 7.燎 7<. 9 -2 7.2 /<.4

*)Wcrtindcx (in jcwciligcn Prcisen). - Betnebc von Untcmehmcn mit 20 BcschaOigtcn und mchr.

1)Gcwcrblichcr und induslndlcr Bau R)r Untcrnchmen (ohnc Rcichsbahn und Bundcspost) sowic Itndwirtschafllichcr Bau.

2)Bautcn CUr oncntlichc Auflraggcbcr und Organisalioncn ohnc Erwcrbszwcck

Qucllc: Statislischcs Bunde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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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 Baugcwerbe

l0.1 Index des Auftragseingangs fur das Bauhauptgewerbe *)
10.1.4 Tiefbau - N e u e L S n d e r u n d Berlin-Ost

schtfls- | Post, lichcr | schifls- 를 p schtfb- | Post, | licher
Zcitrtum s u a B e B"u2) | haul: SImBc | Bau 2] hau l ) _ L S1t*Cc | Biu 2]

VcrBndcrunf

2.H긴틀流r l99o 리錦 Vorqu*l1)1/Vonnontt ir cs zc it ra um

Pr oz cn t

l 9 9 o 4.vi. l lo,4 lo7.I l l6,o 2J. 2 /5. 7 Js. /

l9 9 l l.vj. 71,9 7 7 3 l69,o -Jf. 9 -7 7.曆 <J. 7

2.vi. 91.4 180,8 2 6 9 2 27. 1 133,를 5giJ = - ; =
3.터. 126,9 30 83 421.8 3S.8 70.5 J<. 7 41.6 132,8 401,1

4 .vi. 127.5 223,8 452.6 0.5 .27.4 7.3 15,5 108.9 290.2

l 9 9 2 l.터. 131.6 179,6 3 3 7 3 3.2 -19.7 -2J. 5 83.0 132.3 99.를

2.vi. 174,6 240,9 5ol.l 32,7 34.1 48. 5 9/,o J ,3 s<./

3.때. 195,4 302,0 56o,5 11.9 35,4 //.9 小피,燎 -2, o J2, p

4 .vi. 213,7 330,8 632,l 9.4 P.I /2.출 를7.曆 피7 출 J9. 7

1993 1.리 . 200,8 211,1 442,0 -6.0 -36,2 -Jo. / 5l,< /7.5 5/,o

2.기. 270,9 291,0 658,7 린피. ? 3 7.漆 피릿.燎 JJ,3 를燎,출 J;,5

1 9 9 0 O k t 110,2 119,0 ll6,8 -31.3 4,3 13.1

7 120,9 103,6 lo3,9 린.7 -/긴.피 -7小.燎

loo,o 9 8 8 l 2 7 2 -17.1 -4.6 12.4

l9 9 l

s
7 8 J 77,o l39,o -2/,s -22, / p.J

49,7 6 2 4 l62,l -3<. 4 -79. o /<.<

hl(z 87,7 92,6 2o6,o 7<.f 4s.f 2 7 /

認 8 7 2 ll8,o 2 5 2 5 -o. < 27.4 72,<

8s,醫 l56,7 232,l -2. f 린라曆 -g, ;

J u n lo2,o 267.6 323,l 2o. o 7o,를 J5.2

Jul l24,4 249,6 3 s o 2 22.o -6,7 8,4 /JJ,< i7p./ Jo<.p

漂
l l 9 J 3 l 2 3 433.7 -4. 2 25, 7 를를,曆 J7. 9 피Js,딘 린7<.피

l37,o 3 6 2 s 4 8 l f / < .9 16.2 11.0 -2. i 2/8. 7 J<<. /

o y l 3 7 o 25 83 545,5 0,1 .28,8 13,3 24,J /;7.; 린를7.燎

7 ll4,9 239,7 465,0 -16.3 .7,3 .1피,를 -J. 燎 /J/,< J < 7 J

l 3 o f l73,4 3 4 7 3 린必.6 -27.7 괴린,린 30.5 75.5 / 7J,母

1 9 9 2 Jin l24,o l7o,9 243,8 -5.0 -I.피 -를漆.曆 5s,< 72/,p 7i,<

9
86. l l 7,l 3o7,6 -30,6 .19,8 26,2 7J,2 l린漆7 린5,출

l84,6 23o.? 46o,6 114.4 6S.4 49.7 ;7o,5 J피료피 ;를라를

漂 l56.l 2o2.8 498,9 -;5.( .13.3 8.3 79,o 7 1.9 97.를

l48,6 25 lJ 434,6 .라출 출피,0 -12,9 7피,曆 를라를 a 7.2

J u n 2 l9.l 268,4 s69.7 <7. 4 6.7 31.1 린了피,曆 燎,린 7<,3

Jul l8 8 f 274.l 4 6 4 J -;<. ; 3,1 -18,5 51.3 y.S 린2,를

漂
l74. 9 3 o 9 9 556.3 -7.; /친/ /9,曆 피崙, 7 .o,를 2a,J

223,o 322.l 66o,9 27.5 3,9 18.S 曆3,8 -11.2 J7.3

o 撚 2 l8,7 36o,8 66l ,9 .1,9 12.0 0,2 59,4 39,7 를;,5

7
246,l 265,l 593,聲 12.5 -26,5 .10.3 114.2 10.6 27, 7

l76.2 366,6 64o,5 -28,4 38,3 7.8 35.0 111.4 燎피,피

1 9 9 3 Jin l69.l 173,8 412,9 -4,0 -方를,燎 .35.5 36,4 1.7 <9,<

9
l8o,9 l8 72 383,4 7.0 7.8 .7,1 110.1 3<. 를 2<,曆

252,4 272,1 529,8 39.5 45,3 38.2 J<. 7 / 7.曆 ;5,o

A p 265,6 260,6 573 3 5.2 .4.2 8.2 7o, / 28,5 /<, 9

M a i 263,7 2 8 9 3 673,0 -0.7 ;;,0 17.4 77.5 /5.o 小피.릿

J u n 283,5 323.2 729,9 7.') 11,7 8.5 2s. < 2o. 4 2s, /

*)Wcrtindcx (in jcwciligcn Preiscn). - Bctncbc von Untemehmen mit 20 Beschlinigtcn und mchr.

1)Ocwcrblichcr und industncller Bau fBr Untcmchmcn (ohnc Rcichsbahn und Bundespost).

2)Bauten fDr alTcntlichc Aullraggcbcr und Orginisationcn ohne Erwerbszwcck.

Qucllc: Slatistisches Bundc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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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m m e r 1 2 9

10 Baugewerbe
10.2 Index der Nettoproduktion im Bauhauptgewerbe *)

FrOhcrcs Frtlhctts Ul Dcutsch- 7 Ncuc b Fmhcrcs | Dcutsch-
B u n d c s - land |L&nder und land |Ltndcr und | Bundc*. | land

Zcitraum ) Bcrtin-Ost Bcrlin-Ost Bcrlin-Ost | gcbict
2.Halbjthr 2 .Halbjahr Vci-ndcrung gcgcnilbcr

Vorquartal/Vormontt Voiiahrcszeitraum
- io6. P r o z e n t

l 9 9 o 脚 l24,l i.5

l 9 9 l 朧 99,7 l27,8 J .燎

l 9 9 2 蘿 l28.7 l3 5 .7 t95 = 를 < r 29. / 6.2 11.1

1990 4 .Vj. 9 8 3 125,4 9 6 3 -3,1 -7.5 -6,9 3 .를

1991 I.Vj. 84,5 98,1 7 8 J -小피',0 -21.린 -小라출 -5. 6

2 .v). l o o 2 l38.7 106,0 18.6 41,4 35.5 J.J

3.VJ. lo8,7 )42,7 l l o J S,5 2,9 4.0 7,2 J .2 a,를

4 .VJ. lo5,4 l3l,6 102,4 小.燎 -7,8 .7,1 7.2 '1,9 6,3

1992 l.Vj. lo2,6 111,6 90,1 -2.6 .15,2 .12,0 2/.4 ;J,출 ;5, 7

2.vi. l32,7 l 4 6 J ll7,6 W . 3 31,0 30.5 32. 4 5.4 10.9

3 .vj. l44.4 148,0 12 1,1 8,曆 1.2 3,0 3 2.會 3.7 9,9

4 .vi. l35,o l37,l 11 23 -6,5 -7, 3 .7, 3 25. / 4 .7 9 7

l9 9 3 l.vi. l l 3 J lo7,8 90.2 .16,1 .21.4 .19.7 10.3 -3,4 0,1

2.vi. l 4 8 J l46,9 l 2 l l 30.9 36.3 J4. 4 11.7 0.5 3.1

1 9 9 0 O k t ll 2 2 l52,9 ll52 7.8 8,2 7,5 <,燎

7 l o 6 3 l 3 o J 101,4 -5.3 .14.7 -12,0 3,曆

76,4 92,7 7 2 2 -2S.1 .29.0 .28.8 o,를

1991 J( n 9 o J 95,9 7 8 2 78,; 3,5 8.3 5,燎

9 64,7 6 7 3 5 5 3 .28,3 .29,8 .29,3 -25. 9

9 8 ,5 l3 l,o lo lJ 52.3 94,7 83,0 4./

Apr loo,6 l4o.8 lo7,5 2.7 7,5 (?,2 7o, o

M a i l o 2 2 l35.l I o 4 2 1,6 -4.0 .3,1 -o. 4

J u n 97.9 l4 o o 106,4 .4.2 3,8 2,7 6 .燎

Jul lo6,6 l4 4 ,9 111,2 8.9 3.3 4.5 7,8 5.8 7,1

A u 8 l o 5 E l32,o 103,1 .1.1 -8.1) -7,3 z.9 2.7 3.9

sep ll4,l l5l,l ll6,4 를,피 /4.5 n,릿 라崙 6,9 8,6

o k t ll9,9 l58,8 l2 l,4 5,1 5,1 4.3 <.9 3.9 5.4

7
l l3,7 l38,4 108,6 -5,2 -12.S .10.5 7,0 6,1 7.1

82,5 97,5 77,1 .27.4 .29,6 .29.0 a .o J,2 <,출

1 9 9 2 Ja n 86,7 95,5 76.9 5,1 .2.1 -0.3 -3,9 -0,4 .1.7

9 9o,7 I o 3 J 82,5 -1,6 8,2 7.3 oo. 2 JJ.. 5 45. J

l3o.5 l36.o l ll,o 43,9 31.7 34.5 J2.J J.s 9 .7

Apr l l, l45,6 ll6,9 0,6 7,1 5,3 3o. 5 3,4 8.7

M a i l29,5 l 4 5 2 l l 6 3 -1.4 -0,3 .0.5 ;<. 7 7,5 11,6

J u n l3 7 ,4 l47,8 ll9,7 a.; ;.燎 2.9 4o.J 5,3 12,5

Jul l 4 o 3 l 4 7 o l l9.9 2.1 -0.4 o.2 J/. < 1.6 7.8

A u g l 4 o 3 l38.l l l4,l 0,0 -6.2 -4.8 JJ. 2 4.6 10.7

scp l52,7 l58,7 l29,4 S,8 14,9 13.4 3J,s 5,0 11.2

o 撚 l52,7 l6l ,4 l3o,8 0.0 1,7 1,1 2 7.4 1.6 7,7

t
l42.o l4o,8 116,0 -7,0 .12.8 -11,3 2f. 9 t.i 6,8

l l o J 109,2 90,1 .22.3 -22,4 -22,3 JJ, 7 12,0 16,9

1 9 9 3 J a n llo,o 9 5 ,4 8 l,8 -0.3 -12,6 .9.2 2<. 參 -0.; 6.4

g
9 7 .6 9 5 .o 79. l -11,3 -0.4 .3.3 7.6 -s. o -4. /

l32,l l33.l lo9.6 35.3 4(1,) 28,6 1.2 -2.1 -/.z

Apr l46.3 l45.7 l2o.o 10.7 9,5 9.5 11,4 0,1 2 .7

M a i l 4 3 2 l4 4 .9 ll9.o .2.1 .0.5 .0.8 10.6 -0.2 2.3

J u n l55.o l5 o 2 124,7 8.2 3,7 4.8 12.8 1.6 4,2

*)Fachlichc Untemchmeiisteile, arbeitstaglich bercinigt. -Betncbe vo" Unternehme" init 20 Bcschdnigtcn u"(1 mehr.

Quclle: Slalisiischcs Bundcsa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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暇 u m m e r 1 3 0

10 Baugewerbe

10.3 Umsatz im Bauhauptgewerbe *)
10.3.1 G e s a m t u m s a t z

Under und |Bundcs- ( land ILlndcr und | Bundcs- | land lUnder und | Bundcs- | land | 聘출년출린

Zcitmum | Bcrlin-Ost | Rcbict Bcrlin-Ost | gebict Berlin-Ost | gcbiel Ll nd er u n d

.Vcilndcrung gegenQber Bcilin-Ost

Millionen D M Vorqu*r1a1/Vomion)t Vorjahrcszci'trau m
Proz cnt

Belrlebe von Un te me hm en mit 20 BeschSfligttn und nwhr

l9 9l 2 2 3 2 7 1 1 5 6 2 4 13 7 9 5 1 /J, 7 /6.2
l찰要2 3 1 1 6 7 1 3 2 6 5 3 1 6 3 8 2 0 39.를 를피.7 를를,출 /9,o

l99l 75 ,燎

/J,<

75,4

/ 7.9

l 9 9 2 / <,를

/ 7.를1
3 3 1 8 1 8 7 6 5 2 2 o 8 3 -4o,9 4,;

5 2 4 5 2 8 4 1 0 3 3 6 5 5 Js. 7 3/,4 52. 4 /5,s

5 8 6 9 3 2 2 5 5 3 8 l 2 4 /7,9 /5.5 75.3 / 7.8

7 8 9 4 3 6 19 4 4 4 o 8 8 34,5 /2.2 /5,6 /5,9

4 6 3 9 2 3 3 1 3 27 9 S 2 -41,2 .35,6 .36.6 3 9,曆 24, 2 26. 6

6 8 1 6 3 1 9 3 3 3 8 7 4 9 46,9 37,0 3s. 6 29. 9 ;2, 4 JJ, ;

7 9 5 8 3 5 6 5 0 4 3 6 o 9 16,8 11.6 72,J 5,6 7o,5 J4,4 /8,2

1 1 7 5 4 4 1 7 5 7 5 3 5l l 47.7 77,7 22, 7 4s, 9 /5, 4 27,4 22,燎

l 9 9 3 5 7 6 3 2 3 0 9 0 2 8 8 s 3 -51,0 -M,7 -46.1 24,2 -1,0 3,2 2o,燎

9 3 4 8 3 2 4 7 5 4 l 8 2 3 <2,2 4o,< 피小,燎 37,2 1,7 7.릿 l2,4

* U e B t t r k b t

l 9 9 2 / 7.를

小피,燎

/6.9

/ 7.燎

J9.4

6 6 1 9 3 1 1 4 5 3 7 7 6 5 -50,7 -44.2 -45,4 / 7 J

10 7 4 9 4 3 7 8 2 54 53 1 79, 7

l 9 9 2

.

3 8 18 9 1 7 8 8 2 9 2 1 7 0 1 8 x x x

l 9 9 2 5 532 3 1 6 7 8 37 210 .36.9 .34.7 -35.1

8 833 4 3 347 52 180 59,7 36,8 40.2

10401 4 8 029 58 429 17.7 10,8 12,0

1342 4 5 5 775 6 9 1 9 8 29,1 16,1 18,4 J5, / / 4,9 2o,曆

l 9 9 3 19.7 -1.7 /,J

를를,피 피燎,燎 피4,피 27,7 1.0 4,5

1 3 6 7 9 4 4 6 10 812 -57,7 -44.3 -46,4 7o.2 J2 ,를

1 6 2 0 9 7 0 5 11 32 5 18.5 2.7 4.7 5o.5 74,5

2 5 4 5 12 5 2 8 15 073 57.1 W . 1 33,1 25,9 /6.9

2 7 4 2 13 4 6 3 l6 2 o 4 7,7 7,5 7.5 7;, 7 /<.릿

2 8 6 4 14 2 7 0 l7 l 3 4 4,5 6.0 5.7 //, 7 /<. 7

3 2 2 7 15 6 1 4 l8 8 4 l 12,7 f,4 10,0 9 .4 7 7./

3 3 1 5 1 6 2 0 4 l9 5 l 9 2,7 3,8 3.6 <.2 /7.o

3 2 4 3 15 3 2 3 l8 5 6 6 .1,2 .5.4 .4,9 /o,5 7 7.5

3 8 4 2 16 5 0 2 2 o 3 4 4 18.5 7.7 9,6 / /,3 /8,릿

3 8 2 7 17 0 7 0 2 o 8 9 7 -0,4 3,4 2,7 47,5 라를 /5,參 ;s,J

3 9 4 6 17 2 5 1 2 l l 9 7 3.1 1,1 1,4 39,5 8.2 /2,9 /s,6

5 6 5 0 2 1 4 5 4 2 7 l o 4 43,2 24,4 27,9 75,0 26,5 J4,3 2o.5

l 9 9 3 1 7 4 5 9 7 4 3 1 1 4 8 8 -69,1 -54,6 -57,6 27,7 3,1 6,2 /小,를

2 0 6 3 8 7 9 7 lo 8 6 o 1S.2 -9.7 .5.5 37,3 -9.4 -4.1 /9.o

2 8 1 1 12 6 0 6 l5 4 l 7 36,3 43,3 42.0 10.5 0,6 2,3 18,2

3 19 0 13 5 0 8 I6 6 9 7 13.5 7.2 8.3 /<.小 曆.小 小,燎 /5. /

3 4 0 7 14 1 0 0 l7 5 o 6 6.曆 피.피 피.8 18.9 -1.2 2,2 79.5

4 153 16 174 2 o 3 2 7 21.9 14,7 16,1 28,7 3,6 7,9 2o,4

*)Oh n c Umsatz-(Mchrwert-)s1euer.

1)An Dculschland insgesamt (Dculschland ~ 100).

Quelle: Statistisches Bundc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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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 Baugewerbe

10.3 Umsatz im Bauhauptgewerbe *)
103.2 Wohn ung sbau

Llnder und |Bundcs- | land |Under und 1 Bundcs- | land ILfndcr und | Bundcs- | land | l H e l l

Zeitnum | Berlin-Ost | Rebiet Bcrlin-Ost | gebiet Bcdin-Ost | Rebict [Linder und
Veiindeninf (cndbcr

Millionen D M f4747상구o☞om7 Voijahreszeitraum
Prozcnt

Bttrltbt von Unt em eh nM n mil 20 BeschSftigten und mthr

l9출l 4 3 4 1 2 3 5 8 5 2 7 9 2 6 ;9.2 /5,5

l 9 9 2 4 3 8 1 2 8 3 5 0 3 2 7 3 1 燎,9 2o.2 / 7,를 /5, <

l 9 9 l l.vi. 8 3 9 3 8 5 9 4 6 9 8 -59. o 9 ,p / 7.9

2.vi. 1 1 3 1 5 9 3 1 7 0 6 2 34,8 53,7 50,3 24,3 /<.燎

3.제. 1 1 3 7 6 3 8 1 7 5 1 8 燎,5 7,를 崙,피 2 ,o ;5,/

4.때. 1 2 3 3 7 4 1 5 8 6 4 8 燎,f 16.2 15,燎 /7.3 /4,

1992 1.기 .
6 7 0 5 0 0 5 5 6 7 6 -45.7 -32,5 -34,4 -2o, 2 29.7 20,燎 7/,燎

2.vi. 9 3 5 6 7 4 1 7 6 7 6 39.6 34.7 35.2 -/ 7.J 13.7 8.7 /2,J

3.치. 1 0 3 6 7 3 0 0 8 3 3 6 10.8 8.3 8,6 -s, 9 14.4 10.9 /2,4

4 .vi. 1 7 4 0 9 3 0 4 1 1 0 4 4 를7,9 27,5 33,5 4/, / 25,5 27,7 /5,출

l 9 9 3 l.박. 8 0 4 5 3 2 4 6 1 2 9 -53,8 -42,8 -44.5 2o, 燎 崙.피 曆.燎 /5, /

2.때. 1 3 7 8 7 5 3 2 8 9 1 0 71.1 41.5 45,4 47,3 11,7 16,1 /o,5

alle Bftrlfbe

l 9 9 2

.

5 8 3 1 2 6 5 2 0 8 f f / /<),燎

l 9 9 2 l.터. 1 0 4 2 2 1 1 3 8 7 -37.2 -31,9 .32,4 曆,J

2.터. 14 1 0 4 15 7 1 8 67,3 35.3 38.0 /o,5

3.치. 15 1 8 9 1 6 9 6 7 10,1 7.7 7,9 /o,5

4.터. 18 5 9 8 2 1 1 3 6 피친母 22,피 피피,를 曆小,7 2/,5 25,5 7 2,燎

l 9 9 3 l.를. 1 0 7 0 4 1 1 8 8 3 -긴터. 5 -42, 피 -피小,를 22,2 2,7 피,피 릿.릿

:.:
15 135 17 187 74,0 41,4 44.6 2 7 / 7.3 9.4 11,9

l 9 M 3 0 3 3 3 2 3 4 -63.8 -45.1 U6,출 7.2 崙,를

票
3 2 3 6 3 5 2 8 45,3 6,7 0,1 7./ 曆,린

4 1 5 3 4 6 2 5 崙1,9 28.3 31.1 2J,燎 /o,2

漂
4 3 9 3 4 9 2 4 12,5 5.8 6.5 //.5 ; o .燎

4 6 7 0 5 2 0 6 0.8 6.3 5.7 //,5 /o.3

J u n 5 0 4 0 5 5 8 7 2.1 7,9 7,3 9 .3 9.a

Jul 5 1 9 0 5 7 5 2 2,6 3.0 2.9 < .릿 9,s

A u g 4 6 4 4 5 2 4 7 7.3 -10,5 .8,8 9,o //,5

語
5 3 5 4 5 9 6 8 1,9 15,3 13,7 / 7.2 /o,3

5 5 5 3 6 2 9 2 20,4 3.7 5.4 58,麥 /3, 7 /6. / 7/, 7

및
5 7 1 8 6 4 1 1 -6.2 3,0 1.9 JJ, 7 /<, 7 /9,출 /o,출

7 3 2 7 8 4 3 3 59,5 28.2 31.5 99,4 32, 7 Ja,8 /3,/

19 9 3 Jan 3 2 7 8 3 5 6 6 -74,0 -55,3 .57,7 43,0 8,1 /o,J 潑,/

票
3 0 7 8 3 4 5 7 3 2,1 -6. 1 .3,燎 29.9 -4,9 -2, o / /,燎

4 3 4 7 4 8 6 0 35.! 41,2 40.6 S,5 4.7 5,1 /o, 6

奈
4 5 8 9 5 1 6 5 12,2 5.6 6,3 曆,方 피,小 피,9 ;/, /

4 9 9 0 5 6 1 7 9.1 8.7 8,를 17.2 6.8 7.9 //,2

J u n 5 5 5 7 6 4 0 6 35.3 11.4 14,0 55,2 10.2 14.6 /3,3

*)Ohnc Umsatz-(Mchrwcrt-)steucr.

1)A n Deutschland insgcsamt (Deutschland - 100).

Qucllc: Statislischcs Bunde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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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Baugewerbe
10.4 BeschSftigte im Bauhauptgewerbe

N e u c . |FrOhcrcs | Dcutsch- | Neuc f FtOhcrea )Deutsch- Ncue [FiOhcrcs 1 京zch - | Antdl der
Llnder und |Bundes- 1 land (Underiind | Bundes- | land Llnder und | Bundes- | land | 料雪린출料

Zcitrtum | Berlin-Ost | gebiet Berlin-Ost 1 gcbiet Berlin-Ost | gcbiet U n d e r u n d

Vcrinderunf (cndbcr

1 0 0 0 P e r s o n e n Vorquarttl/Vormonat Vorjahreszeitraum
料c t

Bttrltbt von Un te me hm tn mlt 20 BtschSftlgten und mehr

l 9 9 l 聾 2 8 1 7 1 0 9 9 1 피,燎 2s,4

l 9 9 2 朧 2 7 5 7 2 6 1 0 0 1 -i, 3 2.2 0,9 27.5

1991 l.Vj.D 2 8 8 6 7 8 9 6 6 -4, J 4.5 29,5

2 .Vj. D 2 8 3 7 0 7 9 9 o 28,<

3.Vj. D 2 7 3 7 2 3 9 9 6 27.4

4 .때.D 2 8 2 7 3 2 1 0 1 4 27.를

2 7 0 70 1 -6. / 5,피 燎,崙1992 1.때.D

-1.7 4,3 2,5

-3.5 2,2 0.燎

3.4 1,3 1.9

971 .4.2 -4,2 -4.2 27.8

4,4

4,2

5,3

2.및.D 2 7 1 7 2 3 9 9 4 0.3 3,1 3.4 27.3

3.때.D 1 003 -1,4 1.7 0.9

-4. /

2<. 7

3.3 0,4

-2.0 1,8 0.7

4 .f .D l 0 3 5 8.7 1,2 3,를 린,0 1,7 2.燎 2s,;

f ,4 5s.5

2.VJ. D

:): :7
1993 I.Vj.D 2 8 8 7 0 7 99 5 -1.0 -5,0 -3,曆 6.5 0,9

2 9 0 7 2 9 l o l 9 0,8 3,0 2.4 6,9 流8 2,5 28,5

* U e Bet rl ebe

.

3 3 5 1 0 7 6 1 4 1 2 f x f 2 ,燎

3 1 6 1 0 3 9 1 3 5 5 曆,7 -3,피 -2,5 l3,4

및
1 0 8 1 1 4 2 7 9.4 4,1 5,3 24.2

1 0 9 8 1 4 4 2 -0,7 1,6 1,燎 23,를

3 3 5 1 0 8 7 1 4 2 2 -2.5 .1.1 .1,4 6,7 1,0 2.3 ?J,6

3 3 2 1 0 3 5 1 3 6 7 -1,0 -4.7 -3.8 4,9 -0,3 0.9 24,3

3 3 4 1 0 6 4 1 3 9 8 린,曆 2,曆 터,3 -린,린 -1.6 -2.0 23,9

2 9 9 1 0 3 3 1 3 3 2 -3,4 .3.2 -3.2 /,9 22,5

3 o l 1 0 2 0 1 3 2 1 0.5 .1,3 -0,9 J,3 를量,曆

J 4 9 1 0 6 4 1 4 1 3 75,參 피,린 린,릿 2,피 24, 7

3 4 8 1 0 7 5 1 4 2 3 -0.2 t.I 0.8 y,2 24,5

料 9 1 0 8 2 1 4 3 1 燎,3 o,6 라린 /,5 피피,피

3 4 l 1 0 8 7 I 4 2 8 -2,4 0,5 -0,2 /,7 2J, p

料 2 1 0 9 2 1 4 3 4 0.3 0.5 0,4 /.2 를좌.출

3 4 3 1 0 9 9 1 4 4 2 0.4 0,6 0.6 ;,2 25,8

3 4 6 1 10 3 1 4 4 9 라曆 琉구 린.5 7,7 23,피

3 3 5 1 0 9 5 1 4 3 1 -3,0 -0.7 -1,3 5,5 1,2 2,2 23,4

3 3 7 1 0 8 8 1 4 2 5 라피 -燎,를 -燎,피 7,燎 0.9 2.S 피小,崙

3 3 3 1 0 7 6 1 4 1 0 -1.0 -1.1 -/./ 7.5 燎,參 2,피 23,崙

3 3 4 1 0 3 9 1 3 7 3 0,1 -3.5 -2,6 11,4 0,6 3,燎 24,J

3 3 l 1 0 2 3 1 3 S 4 -0,9 .1,5 -1,4 S.8 0.3 2,5 24,4
3 3 ! 1 0 4 4 1 3 7 5 0,1 2.0 1,6 -5, / -/,p -2, 7 24, /

3 3 4 1 0 5 9 1 3 9 3 0.9 1.5 1.3 -4. / -;,5 -2. / 24. o

3 3 5 1 0 6 3 1 3 9 7 0.2 0.4 0,3 .4,1 -/, 7 -2, 3 2J,9

3 3 5 1 0 7 0 1 4 0 4 0.0 0,6 0.5 -/,曆 -/,6 -/, 7 를小,曆

1)An Deutschland insgcsamt (Dcutschland - 100).

Quclle: Statistisches Bundc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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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 Baugewerbe

10.5 Geleistete Arbeitsstunden im Bauhauptgewerbe

10.5.1 Insgesamt

Frllheres .FrOhcres

Fnlhcrcs Landc r u n d B u n d c s - L t n d e r u n d B u n d c s -

Zcitraum | LSndcr und B u n d c s - Bcrlin-Ost Berlin-Ost

Berlin-Ost Verandemng RCRcnQbcr

Vorquartal/Vonnonat Voijahrcszcitraum
1 0 0 0 S t u n d e n Prozcnt

Bttriebt von Unlcmehmtn mit 20 Beschgftiglen und mchr

l 9 9 l 8 9 3 6 2 8 /,4

l 9 9 2 9 2 5 8 9 3 /o,< 3 ,6

l.Vj. 1 7 3 1 5 5 .22. / -9, 5

2.vi. 2 4 5 1 8 4 / 7.o 4/, 6 5 ,6

2 4 8 2 7 7 4,4 /.3 J ,3

4 .vi. 2 2 7 0 1 2 燎,/ -s. 6 2,J

l 9 9 2 i.vj.I 1 9 4 5 3 9 -6. 2

3 2 0 9 9 5

3 5 4 8 9 4

l9 9l 6 9 5 6 7

8 4 9 s o

8 5 o 7 4

7 9 8 2 l -74.j /4, 7 /2,3

2.VJ.! 8 8 l 2 2 2 4 6 131 /o,4 26. 5 8,3 o,4

3.VJ. 9 l 9 o 4 2 4 9 7 3 2 4,3 ;.5 曆,2 燎,6

4 .Vj. 9 5 o 4 7 2 3 5 4 9 1 5,4 -5. 7 7/, 7 3 ,7

l 9 9 3 l.Vj.i 7 9 7 l 2 1 8 3 2 7 0 -7<. 7 -22. 2

8 l 4 o 4

3.vi.

-o. / -5,燎

2.Vj. 1 0 0 2 5 1 2 4 6 5 3 7 25,s J4. 5 /3,s o,2

alle Betriebe

l 9 9 2 4 5 1 5 5 6 1 3 7 6 0 8 4 린 .Y J,4

l 9 9 2 l.Vj. 9 7 o 8 l -;2.42 9 0 0 1 3 7o.8

2 .V)., 3 6 8 6 4 8 27. / o,2

3.Vj.| 1 2 4 4 6 5 3 7 2 4 9 7 /,o o,7

4 .VJ. 11 1 5 9 4 3 4 4 9 2 6 -7.4 /5, 2 4,2

l 9 9 3 9 3 9 2 6l.Vj. 2 7 2 8 7 3 -2o, 9 -3, 2 -5, 9

燎,2

11 8 4 1 6 22,o

J,/

-/o,J

-/J,曆

. 2 . v .. 1 1 8 3 6 9 3 6 5 2 5 9 2<. o 53,9 -o, o -o, 9

1 9 9 2 J a n 8 4 l 2 8 /7,를 -6. o
F c b o,6 46. /

M r z 4 o 2 6 3 4/,j 4,7

1 2 3 2 7 4 -/, 4 -3, 7

3 7 8 3 7 -4. 7 2,5

J u n 4 o 8 7 4 1 2 5 7 2 3 8,o 2,/

4 l 7 o 7

9

12 6 105 2,o

2 8 3 2 l

1 1 6 2 7 9

3 9 7 o s

-2, oJul

8 9 6 o 62 8 4 9 7

Au g 3 8 7 5 9

1 1 9 6 5 1

11 1 5 7 1 -7./

3,9

<.5

29.s

<,o

-2. 9

5./

o,5

-/ /,J -/, J

scp 4 3 9 9 9 1 3 4 8 2 1 /3, 5 2o.s 5,2

o k t 4 l 5 l 6 13 2 5 8 0 -5, 6 -/. 7 7J,9 -;,2
N o v 3 8 8 4 2 11 7 6 0 3 -<. 4 -//,5 /o, 7 /,5
D e z 3 l 2 3 6 9 4 7 4 3 -/9.6 -/9. f 2j. / / 7.燎

1 9 9 3 Ja n 2 9 l l 6 7 7 114 .6,8 -/s. 6 2,8 -5. J

F e b 2 7 l 6 3 79 600 -6.7 j.2 -4. 7 -//, 2
M r z 3 7 6 4 7 1 1 6 1 5 9 Js, 6 f5, 9 -6. 5 -o, 7

9
3 8 6 9 9 1 2 0 3 2 3 2 .s j .6 -2, 5 -2, 4

3 6 9 s 7 1 1 6 3 6 8 -4. 5 -3. 3 -2. 5 -2. 7
J u n 4 2 7 l 3 1 2 8 5 6 8 /J, 6 /o, 5 4,5 2,3

Qucllc: Statistischcs Bunde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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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 Baugewerbe

10.5 Geleistete Arbeitsstunden im Bauhauptgewerbe

10.5.2 Wohnungsbau

Fr U hc r e s N c u c FrOheres

Frlihercs L S n d c r u n d B u n d e s - LSndcr u n d Bundes-

Zcitraum | Lindcr und B u n d e s - Bcrlin-Ost Berlin-Ost

Bcrlin-Ost Vcrtndcning gcgcnOber Antcil der Bau ar ten

Vorquartal/Vormonat an insgcsamt
1 0 0 0 St u n d c n P r o z c n t

Betrlebe von U n t e m f h m e n mit 20 Beschffligten u n d m e h r

l 9 9 l /8,8 22,66 o 4 o 5

l 9 9 2 5 6 6 o o ;5.9 23,6

2/, / 22, 9

l6 7 2 3 2o,J 22,9

l5 3 2 7 /8,o 22, /

l3 6 6 l /6. / 22,5

l99 2 l2 l 2 9 /5, 2 23,4

l4 o 3 5 75,要 25, 5

l4 4 9 2 75,8 23, o

l5 9 4 4 7c,8 24,6

l99 3 1

2 0 2 3 3 3

2 1 8 8 4 5

l9 9l l4 6 9 4 3 9 5 6 8 -2o. J

5 6 2 l 6 /5,8 42. /

5 4 8 s 4 -s, 3 -2,4

5 l 6 9 5 -/ o,9 -5, s

4 5 s 5 l -7/,2 -7/,9

5 7 9 o l /5, 7 27. ;

5 7 4 6 4 J,3 -o. 8

5 7 9 2 9 /o,o o.8

l3 6 l 7 4 6 6 7 7 -/4,6 -/9, 4 / 7,/ 25,5

l8 4 7 2 6 4 3 7 8 J5, 7 5 7,9 /8,4 26, /

alle Betriebe

l 9 9 2

.

9 4 8 8 3 5 2 2 0 1 4 린 工 27,o 57.9

l 9 9 2 l8 4 7 o 10 9 3 5 0 /,5 -9. 6 /9, o 37. 7

2 5 8 3 3 1 4 0 4 2 0 59, 9 28, 4 2/,8 5i:, /

2 6 9 9 5 1 3 9 2 3 2 4,5 -o, 8 27, 7 37.4

2 3 5 8 5 1 3 3 0 1 2 -/2, 6 -4,5 27, 7 5s,6

l 9 9 3 2 o l 2 5 1 0 8 5 9 8 -/4, 7 -/8.4 2;,4 39.8

2 7 4 7 9 1 4 8 1 2 0 36,5 J6,4 23, 2 4o, 6

l 9 9 2 5 2 3 3 3 l 8 o o /<,曆 9.s /s,5 57,8

5 o 2 4 3 3 7 4 2 -4, o 6./ / 7,6 57. 7

8 2 l 3 4 3 8 o 8 6 ,5 29.8 2o,4 37. 7

8 4 o 3 4 6 9 3 4 2,J 7./ 2/,2 3a, /

8 l 7 9 4 5 7 l o -2, 7 -2. 6 2/,6 5s,2

9 2 5 l 4 7 7 7 6 /5, / 4.J 22, 6 58, o

9 o 8 9 4 6 8 o o -/,s .2. o 27,s 3 7,7

8 3 2 o 4 l 3 6 l -8, J -//,G 2/,J J7. /

9 5 8 6 5 l o 7 l 75,2 23,5 27,燎 J7. 9

8 7 2 6 5 o 6 8 l -9,린 -o, s 2/,燎 5s,2

8 l5l 4 5 3 9 o -6. < -/o. 4 2/.o 38, 6

6 7 o 8 3 6 9 4 l -/7.7 -/s. 6 2/,J J5. o

l99 3 6 l 9 s 3 l l 2 6 -7. 6 -;J. 7 2/,J 4o,4

5 8 2 2 3 l 3 4 3 -6. o o,7 2/,4 J9, 4

8 l o 8 4 6 l 2 9 35. 3 4 7.2 2/.5 39. 7

8 4 3 o 4 8 4 5 5 4.o 5.o 2y,8 4o,5

8 5 3 3 4 7 2 6 4 /.2 -2. 5 25, / 4o, 6

lo 5 l 6 5 2 4 o l 2J.2 /o.9 24. 6 4o,8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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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Baugewerbe

10.5 Geleistete Arbeitsstunden iin Bauhauptgewerbe
10.5.3 Wirtschaftsbau *)

Friihcws FrOhercs

FrOhercs Llndcr u n d Bundes- Llnder u n d Bundcs-

Zcilraum | LAnder und Bundcs- Bcrlin-Ost Bcrlin-Ost

Bcrlin-Ost Verinderung gegcnObcr Anleil de r B a u u t e n

Voriluarttl/Vonnontt an insRCsamt
1 0 0 0 S t u n d e n P r o z c n t

Bttrlebe von Unfcmchmcn mit 20 Beschsriigten und mehr

l출출l 44, / 36. 7

l 9 9 2 피피, 를 J5, 7

l 9 9 l 47.G 3?. /

3 6 4 l2 44, 7 좌피,출
3 6 6 6 2 4J,2 35,5

4/, 7 린피,燎

3 6 l 3 7 45,J s,7

3 8 9 2 7 44,2 J4,8

44,9 35,3

4 l 9 5 8 44, / 34,曆

l 9 9 3 .

1 4 1 7 0 1 3 2 2 4 8 7

1 5 8 2 8 5 3 3 0 4 3 9

3 3 l 3 3 6 7 6 s 7 -/J. 9

8 5 2 5 6 9.9 26,o

8 8 2 s o o,7 3,J

3 5 4 9 4 8 l 3 2 4 -J, 2 -7.8

l 9 9 2 7 5 2 5 2 /,8 -7.J

8 s 7 o 2 7.7 /5, p

4 l 2 6 3 8 8 o 9 3 를,o 2.燎

8 1 3 9 2 7,7 -7.6

3 8 181 6 9 2 2 o -9,燎 -/5,o 47,9 3 7.출

4 4 3 3 o 8 l 7 4 s /<. / /5. / 44,2 5J,2

alle Bttriebt

l 9 9 2 195 4 9 9 를/,燎

l 9 9 2 J5,3

Jo,3

54 l6 8 5o,曆

4 7 9 8 2 Jo, /

l 9 9 3 J2,3

5 o 6 2 o

I l l 6 5 5

8 8 16 2

28,曆

J4, 7

l2 8 8 4

린

8,5

/8, /

7.y

-77,4

-9.燎

/6,o

2o,o

3 o 3 7 9 3,4 JJ,s

3 7 l 4 3 55,f 3/,9

-2, < 3o,

l6 2 3 6 -4, 5 5o,2

3 8 l l 4 <,7 Jo.3

J ,/ 3/,燎

-8, J 3/,4

4 o 7 4 4 74, 7l9 2 o 6

l6 7 4 6

9 6 6 7 4

3 4 9 9 l

1 1 4 8 5 2

1 0 4 3 2 8

3 7 3 9 4

3o,2

린

-6, 9

/5,5

2,9

-9,를

-75, /

/s.3

9./

4.2

22,5

o,7

-3, 3

5.4

2,4

-/o,5

/6,4

3 9 7 2 2 -6.찰 -2, 5 5o,燎

-6, 9 -//.2 3o,o

l3 3 9 4 2 8 7 7 7 -/5. 7

l8 2 l 6

-/5. 4

l6 6 7 9

4 2 6 9 6 4

l7 3 2 4

3 9 l l 7

45,5

4 2 7 9 5 44, /

42, 7

Jo,4

5 o s s 4

43,5

10 3 7 8 3 피J,燎

4 3 6 4 5 4<,f

피를,燎

l 9 9 2

3 5 2 8 4

l2 4 5 5

3 6 l4 7

l7 4 5 6

.

2 9 ls 2 피피,燎

45,2

4J,4

l6 9 9 4 피를,출

42,p

42,4

4J,7

43,2

43, 7

l7 9 o 9 4J, 7

42, 9

72. 9

l 9 9 3 l3 6 8 4 2 5 6 8 4 2 .2 ./o. 7 피7.燎 J5.3

l2 8 5 5 2 6 5 o 8 -6, / J.2 47.3 JJ,3

l7 l o 6 3 5 9 7 o 33, / 55. 7 45, 4 3/,o

l6 9 4 7 3 4 7 9 o -o. p -5. J 피린,曆 2s,9

l5 8 l 2 3 3 o 4 4 -6, 7 -J. o 피를,를 28,4

17 8 6 1 3 6 4 9 4 /3. o /o. 4 4/,8 2s,4

*)Gcwcrblichcr und industiicllcr Bau (ohne Bahn und Post), landwirtschaftlicher Bau. Quellc: Statistischcs Bunde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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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 Baugewerbe

10.6 Bruttolohn- und -gehaltsumme im Bauhauptgewerbe

Frdheres | Dcutsch- N e u e UFrdhcrcs T Deutsch- FrOheres | Deutsch-
LAn der u n d B u n d c s - Lander und | Bundes- | land Landc r u n d Bundcs- | land

Zcitnum | Berlin-Qst Berlin-Ost | gcbiet Berlin-Ost

v출禮간린耐u暇墓 요린를린硝體r
Millioncn D M Vorquaital/Vonnonat Vorjahreszeitnmm

Prozcn t

Bttrletx von Untemehmen mlt 20 BtschBfHgten und inchr

l 9 9 l 7 2 9 9 3 4 4 7 5 4 l 7 7 4 /o,2

l 9 9 2 9 3 4 7 3 7 9 3 2 4 7 2 7 8 2s,o 10,0 13,2

l 9 9 l l 4 l 3 6 6 3 5 8 o 4 9 -28,3 4,/

l 8 o 4 {t 5 8 4 lo 3 8 8 27,6 29, 4 29, 1 //, 7

8 8 8 l lo 7 6 9 피,를 3,5 3,7 //,4

2 l 9 4 lo 3 7 4 l2 5 6 9 /a,? /6,8 /6, 7 /2,燎

l 9 9 2 /5,5 /5.J

雌.< 7o,7

曆,8 7/,參

23.5 10.4 /2, 7

l 9 9 3

1
l 88it

l 9 s 2 7 6 6 5 출6 l 7 -//,燎 -26. / -23, 5 Js, /

2 2 9 5 9 l 4 9 l l 4 4 4 / 7 < /g.4 /릿.燎 2 7 2

2 3 9 o 9 6 6 5 l2 o 5 5 4,1 5,6 5,3 26, 燎

2 7 l o l l 4 s 2 l4 l 6 2 73,4 18,5 17,5

2 3 o l 7 9 4 9 lo 2 5 o -/5, / -Jo, 6 -27.曆 / 7.漆 3,7 崙,를

2 7 4 7 9 6 3 6 l2 3 8 4 75,4 2/,2 2o,曆 l5, 7 5.3 8,2

c U e Bctrlebe

l 9 9 2 lo 9 9 l 5 1 0 4 8 6 2 o 3 9 x x f

l 9 9 2 l.때.. 2 2 2 3 lo 3 o 2 l2 5 2 4 -7,0 .25,9 -23,1

2 .면.. 2 7 9 9 l2 4 o l l5 2 o o 25.9 20,4 -21.4

3 .적.. 2 9 4 6 l3 l o 9 l6 o s 5 5,2 5,7 5,6

4 .v .. 3 o 2 3 l5 2 3 7 l8 2 6 o 2,6 16,2 13,7 26,4 릿,6 /2,燎

l 9 9 3 l.를.. 2 5 6 3 lo 5 5 3 l3 l l 6 -15,2 -30.7 -28,2 /f,3 2,4 4,7

2 .적.. 3 o 6 4 l2 8 l o l5 8 7 4 19,6 21,4 J/,o 9,5 3.3 4,4

1 9 9 2 Jan s
3 3 6 9 4 o 8 s -8,3 -12.1 .11.5 j ,피

s
3 o 6 7 3 7 3 3 -7.燎 -피.燎 -8,를 Jo,7

8 4 2 3 8 6 6 4 7 襲7 5<.4 2<.燎 26,/ /긴,燎

Apr 8 7 o 3 9 4 l 4 812 3,피 를,燎 를,2 2,5

M a i 9 5 7 4 l 4 3 5 100 10,0 5,1 雌,o 3,/

J u n 9 7 2 4 3 l 7 5 2 8 8 1,5 4,2 ,7 /2, 7

Jul 9 9 s 4 5 3 9 5 5 3 4 2,4 5,2 4,6 曆,漆

A u g 9 4 5 4 2 l 7 5 162 -5.0 -7,7 -6,7 5,J

sep l o o 6 4 3 5 3 5 3 5 8 린,피 린,2 3,8 /o, /

o H 9 7 o 4 3 5 l 5 3 2 l -3,6 -0,0 -0,7 23,5 2.1 5.4

및
l o 4 8 6 4 9 3 7 5 4 l 8,0 49,1 4/, 7 26,9 /7,曆 /5,7

l o o 6 4 3 9 3 5 398 -4,0 .32,4 -28,4 28,를 /4,5 7 7.燎

1 9 9 3 J a n 料 6 3 3 9 6 4 242 .15,9 .22,7 -21,4 /a.7 雌.출 J ,燎

9
7 料 3 l4l 3 9 2 5 -7.3 -7.5 .7,5 / 7.7 2.4 5.1
9 3 4 4 o l 6 4 9 s o 19,1 27,9 26,1 11,0 3,9 5,2

Apr l o o 8 4 l 7 4 5 182 8,0 5,9 4,7 /o, 9 5,9 7,7
M a i l o o 7 4 l 7 9 5 187 .0,1 0,1 燎,/ 5,2 燎,릿 /,7

J u n t o 4 9 4 4 5 7 5 506 4.1 < .7 6.2 7,9 3,3 4,1

Quclle: Statistischcs Bunde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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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Bau ge we rbe

10.7 Gesamtunisatz im Ausbaugewerbe *)

Frllhcrcs Dcutsch- | Neuc | FrUhcres |Dcutsch- N c u c FrOhcrcs | Dcutsch- Anteil dcr

B u n d c s - land |Landcr und | Bundcs- | land 1Lindcr und Bundcs- | land 約출린출汎

Zcitraum ) Bcrlin-Ost | gebict Bcrlin-Ost | gcbict B -;in-0st U n d e r u n d

Vc ra nd cm n g gcgcnQbcr

Millioncn D M Vorquattal/Vormonat Vorjahrcszcitraum
Prozent

l 9 9 l 4 8 7 3 3 2 7 3 0 /5, o3 7 6 o 3

l 9 9 2 7 3 2 7 3 8 0 6 0 4 5 3 8 7 = ; = - = : = /5, /

5o. 4 16.3 20,7 /6, /

l9 9 l l.vi. 7 7 9 6 1 3 7 6 9 1 6 -5J, / /J,5 7 /,3

2.vi. 1 0 1 1 7 4 8 4 8 4 9 5 29.s 2/, 9 22,5 /5, 4 / /,9

3.vj. 1 2 3 1 8 3 4 4 9 5 7 5 2 /.燎 //.5 /2, 7 /8, o /2, 9

4 .vj. 1 8 5 3 1 0 7 6 5 1 2 6 1 8 Jo. 燎 29. o 5/.5 /3 ,曆 /4, 7

l 9 9 2 l.Vj. 1 2 7 2 7 2 0 3 8 4 7 5 -5/,J -J3. / -J2. 燎 6J, 4 / 7.4 22,J /J, o

2.vi. /9,5 /5, /

/5, / /5, 9

4.vi. 24, 9

1 5 3 4 8 5 9 6 10 130

1 7 5 5 9 2 7 0 1 1 0 2 5

2 7 6 5 1 2 9 9 1 15 7 5 6 / 7.<

l.vi. 1 5 7 0 7 1 3 7 8 7 0 7 23,4 -0,9 2,7 /8,o

2 1 7 7 8 6 5 8 1 0 8 3 4 41.9 0,7 7,0 2o, 7

19 91 J a n 2 4 8 1 9 9 4 2 2 4 2 76,J /7, /

9
2 4 8 7s,3 J7,2

2 8 3 7,2 //,5

Apr 3 2 o /9,2 /7,曆
M a i 3 2 o 曆,/ //, 7

3 7 l /9,5 /2,2

3 9 9

J u n

/8,s /2,4

3 9 3

Jul

/4, o /2. 7

scp 4 3 9

20.6 19.3 19,5

14,4 7,8 8,8

57,6 40,1 42.9

-43, 2

Js. 7

1 9 5 5 2 2 0 2

2 1 8 9 2 4 7 2

2 4 0 3 2 7 2 3

2 4 1 6 2 7 3 6

2 6 6 5 3 0 3 6

2 8 2 3 3 2 2 1

2 7 0 4 3 0 9 7

2 8 1 7 3 2 5 6 2/, 2 75,5

o 料 5 l 3 3 0 7 2 3 5 8 6 7/,5 74,3

K
5 9 l 3 2 9 2 3 8 8 2 /o, 9 /J,2

7 4 9 4 4 0 1 5 1 5 0 7 7.8 /4.5

1 9 9 2 Ja n 3 4 l

-45, /

2/,J

-46, 6

-o, 2

/4, 4

/3,o

-f4, 7

24. 4

-1,9 .1,8

12,0 n,-2

9,8 10,2

燎,0 0,5 0,5

15.8 10,3 11.0

7,5 5,9 6,1

-1.5 -4.2 .3.9

11,9 4,2 5,1

/<,8

/J,/

2<, 7

2 1 9 4 2 5 3 5

9,1 10.1

7,1 8,3

33.7 32.6

-方피,피 -50,2 -50,를 57.5 /o.o /5, / 75,5

票
4 l 3 2 3 4 2 2 7 5 5 21,0 6,출 출,7 66, 6 /9.8 25, / /5,o

5 l 9 2 6 6 7 3 1 8 6 25,8 13,9 15,7 燎터,2 2/,9 28,? /6.5

Apr 4 9 o 2 7 4 4 3 2 3 4 -5,6 3.9 1,5 53, 7 /4,2 7s,를

3.vj.

5/,s

42,6

/4, 9

//, /

49. 3 2o, 7

l 9 9 3

2.vi.

A u g

/5. 2

M a i 4 8 4 2 7 6 6 3 2 5 0 .1,3 0.8 0,5 5y, 7 /4,J /8,8 74. 9

J u n 5 6 l 3 0 8 6 3 6 4 6 15,8 11,6 12.2 J7,2 /5,8 2o, / /J, 4

Jul 5 6 o 3 1 5 4 3 7 1 4 -0,2 2,2 1,9 4o, 4 //, 7 /5,5 /5, /

A u g 5 7 9 2 9 3 9 3 5 1 8 3.4 -6,8 -5.3 47.4 8.7 /J, 6 76,5

sep 6 l 6 3 1 7 7 3 7 9 4 6.5 8.1 7,9 4o,J /2,s /6,5 76,3

o k t 7 6 3 3 4 8 9 4 2 5 2 25,s 9,8 12.1 4s. 6 /5.6 /8. 를 / 7.9

N o v 8 2 5 3 8 5 8 4 6 8 3 8 ,7 /o, 6 7o, / 39, 6 7 7.2 2o, 6 / 7.를

D e z l l 7 8 5 6 4 3 6 8 2 1 피2,曆 46.J 45, 6 57,J 28,2 52,J y7,3

1 9 9 3 J a n 3 9 l 2 2 5 1 2 6 4 2 -66. 8 -60,1 -61,3 74, 7 2.6 4,2 /4,8

F e b 5 o 2 2 1 1 7 2 6 1 9 28.4 .5.9 -0,8 21.7 .9.6 -4,9 /9.2

M ? z 6 7 6 2 7 6 9 3 4 4 6 34,7 30,8 Jy. J 30. 4 3,8 s .2 /g. 6

Apr 6 6 4 2 743 3 4 0 7 .1,8 -0.9 .1,1 35,5 .0.0 J .J /?.5

M a i 6 8 6 2 7 2 9 3 4 1 5 3,4 .0,5 0,2 41,9 -1.3 5,1 2o, /

J u n 826 3 186 4 01 2 20,3 16,7 17.5 47,4 3,2 10,0 2o. 6

*)Gesamtumsalz, ohne Umsatz-(Mehrwert-)steuer; Betriebe von Unternehmen mit 20 Beschafligtcn und mehr.

1)A n Dculschland insgesamt (Deutschland = 100).

Quclle: Statistischcs Bunde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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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 Baugewerbe

10.8 Beschaftigte im Ausbaugewerbe *)

FrOhercs | Dcutsch- | Neue
L i n d e r u n d Bundcs- ] land ]Lander und Bundcs- | land |Undcr und | Bundcs-

Zeitrauir. | Berlin-Ost Berlin-Ost ] gcbict Berlin-Ost ] gcbiet
Verinderung KCgcnOber

1 0 0 0 Pc rs on cn vorquartal/Vormonat Vorjthrcszeitiaum
Prozcnt

l 9 9 l 脚 2 3 o 2 9 2 J,J

l 9 9 2 D 2 4 2 3 l 3 = : : = ~ = : = 74,s 5,1 7,2

l99l I.Vj.D 2 2 3 2 8 2 -2, 4 5,5

2 .Vj. D 2 2 6 2 8 6 2,0 1.1 1,3 5 ,7

3.Vj. D 2 3 l 2 9 3 3.1 2.5 2,6 o ,2

4 .Vj. D 2 4 o 3 o 7 燎,릿 3.7 4,8 4,9

l 9 9 2 l.Vj.D 2 3 5 3 o 3 1,0 -2, 1 -1,4 /J, 7 5,2 7,4

2.Vj. D 2 3 7 3 o 6 0.9 1,0 1,0 7 4,4 5,1 7.1

3.Vj. D 2 4 3 3 l 2 0,5 2.5 2,1 //,5 5.2 6,5

4.Vj. D 2 5 2 331 14,6 3,4 5,9 7 7.4 4,9 7.6

l 9 9 3 l.Vj. D 2 4 4 3 2 5 2.0 -3, 1 -1,9 /8,6 3,燎 7./

2.Vj. D 2 4 6 3 2 9 3,2 0,9 1,5 27,2 3,7 7,6

l99 l J a n 2 2 3 2 8 l -7,6 5,8

F e b 2 2 3 2 8 l 0,9 -0.3 .0,1 J,5

M r z 2 2 4 2 8 4 2.1 0,6 燎,p 5,3

Apr 2 2 6 2 8 5 -0,7 0.8 0,5 o ,9

M a i 2 2 6 2 8 6 0,7 -0,0 0,1 5,7

J u n 2 2 6 2 8 7 1,6 0.2 0,5 5,5

Jul 2 2 8 2 8 9 o,7 燎,7 o,7 5,2

A u g 2 3 2 293 0,4 1.9 1.6 J,2

sep 2 3 4 2 9 7 2,6 1,0 1,3 5,5

o 撚 2 4 l 3 o 8 6,6 2.8 3,6 4,9

K
2 4 l 3 o 8 燎.6 -0,0 0,1 4,8

2 3 8 30 5 -0,3 -1,2 .1,0 4,9

1 9 9 2 J a n 2 3 4 3 o 2 0,1 -1,5 -1,2 J6, 7 5.0 7,3

F e b 2 3 4 3 o 2 /,/ -0, 1 0,1 /6,3 5,2 7,5

M r z 2 3 6 305 0.6 o.曆 燎,曆 小피, 를 5.4 7.3

Apr 2 3 7 30 6 0.4 0,3 0,3 /3,9 4.p 7 2

M a i 2 3 7 3 o 6 0,0 -0, 1 -0, 1 /5, / 피,9 7.燎

J u n 2 3 8 3 o 7 -o, 8 0.8 0.4 /2,4 5,5 7,0

Jul 2 3 9 3 o 7 -0,8 0.4 O,/ 10,7 5,1 6,3

A u惡 2 4 4 313 2,2 2.0 2.1 /2, 7 5,3 6,8

료를p 2 4 6 3 l 6 /,o o .9 o,9 7/,/ 5,2 <,4

o 撚 2 5 4 332 11,7 3,o 4,9 16.3 5,3 7,7

N o v 2 5 2 332 1,3 -o. 5 -o, / / 7./ 4,8 7,5

D c z 2 4 9 3 2 9 /,/ -1,4 -o, s /s, 7 4.5 7.7

1 9 9 3 Ja n 2 4 5 3 2 5 0,6 -1,7 -1,1 ;9 ,4 4,5 7 7

F e b 2 4 3 323 -0,2 -0,6 -0,5 / 7.7 3.9 7,0

M r z 2 4 4 325 1.3 0.3 0.5 /5, 6 3.3 6,8

Apr 2 4 5 328 2,0 0,6 0.9 2o, 4 3,6 7,4

M a i 2 4 5 3 2 9 0.3 0.0 0,1 2o,s 3.7 7,6

J u n 2 4 7 331 0,5 0,8 0.8 22. 5 3,7 7,9

*) Bctricbc von L)ntemehinen mit 20 Beschaniglcn und mehr.

Quellc: Statistischcs Bundc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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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Baugewerbe

10.9 Beschaftigte im Baugewerbe nach Landern

Bauhauptgewerbe

Bethebe von Untcmehmcn mit 20 BcschaRiglen und mchr

l 9 9 l 朧 5 l 9 s 6 3 7 6 3 4 7 2 9 2 8 5 7 2 3 7 4 l 3 5 7 2 o 2 9 8

l 9 9 2 D 4 7 8 3 o 3 4 8 o 4 7 l o 7 8 5 9 4 7 l 4 3 2 l 2 18 4 7 7

l 9 9 l l.치.D 5 3 3 9 3 4 o 5 5 3 7 3 l 6 2 5 7 2 5 9 4 2 8 2 7 2 o 5 o 4

2 . v . D 5 2 l8 l 3 7 8 7 7 7 3 2 8 l 5 7 s 8 6 4 o 7 7 7 2 l o 6 2

3.Vj. D 4 9 7 9 3 3 5 4 2 7 7 2 5 8 o 5 5 4 7 5 3 9 6 o 8 2 o o 3 3

4.Vj. D 5 2 4 s 7 3 6 6 8 o 7 2 6 8 9 s 8 6 2 7 4 2 2 l s l9 5 9 3

l 9 9 2 l,때.D 4 9 3 5 2 3 3 s 5 9 7 o l 7 7 5 7 l 7 3 4 l l9 l l8 8 2 5

2 .Vj. D 4 7 9 4 7 3 4 l5 l 7 l 6 2 3 5 7 2 8 5 4 l 4 l 2 l8 7 7 o

3.Vj. D 4 5 3 8 8 3 4 7 3 8 7o ol 9 56 o 4 o 4 3 lo 7 l8 o 8 7

4 .기.D 4 8 6 3 3 3 6 7 6 s 7 2 4 9 4 6 7 3 출6 4 7 l 3 9 18 2 2 6

l 9 9 3 l.f. D 4 6 6 o 5 3 s 2 l 9 7 l 9 6 s 6 9 7 9 6 4 s 9 6 o 18 2 1 2

2.기.D 4 6 4 3 l 3 4 8 8 7 7 3 3 5 8 7 o o 9 9 4 7 5 6 5 l7 6 s 3

tllc Bcthcbc

l 9 9 2 D 5 5 8 4 1 4 2 l 9 9 8 4 8 8 9 7 7 3 o 8 5 3 9 l 3 2 l l 8 3

l 9 9 2 l.면.D 3 9 4 5 2 4 9 7 6 o 2 o 8 4 l5 6 o 4 7

5 3 9 4 6 2 2 o 2 o

3 . v . D 5 4 9 7 o

4 2 7 5 7

4 3 8 7 5

8 l o 8 8 6 9 2 7 5

2.적.D 8 8 2 3 0

5 6 l 8 9 2 l 2 8 l

4.때.D s 4 2 7 6 4 2 7 l 2 8 3 2 9 4 55 75 5 2 o 5 8 9

l 9 9 3

5 8 0 6 9

l . v . 聾 4 o 8 o 9 8 2 8 2 I M 3 2 4

8 l o 7 5

8 6 9 4 3 8 o 3 7 o

7 8 5 l 3

52 o 3 4 8 1 2 6 3 2 o 5 6 2

2 .VJ. D s l 8 8 4 4 o s 2 8 8 4 3 7 0 8 l s 4 4 5 6 l 6 5 l9 9 3 5

Aiubaugewerbe

Betricbc von Untcmehmcn mit 20 Bcschiftigtcn und mehr

l 9 9 l 朧 8 2 5 o 5 8 6 2 19 3 6 8 lo o 4 3 6 l7l

8 4 7 3 2 1 8 1 2 l3 2 2 7 6 7 5 o

l 9 9 l 8 o 3 o l7 4 6 4 9 5 9 6 5 7 4 9

2.적.D

l2 3 7 7

l 9 9 2 D l4 5 3 2

l8 2 2 3 l2 l3 s 9 6 7 o 6 3 3 4

3.기.D tt 4 8 3 5 5 6 9 2 o 5 6 9 l l 7 3 9

l.적.D

9 5 l 7

6 4 6 4

5 6 7 9 l2 3 5 8

6 o 4 7

4 .때.D

5 6 4 28 o 6 5

8 4 2 3 6 5 5 7 2 l 2 l 5 6 s s 3l3 2 7 7

l 9 9 2 l.때.D 7 9 8 4 6 6 l 76 4 5 5

2.적.D 8 l 2 4 6 3 l o

13 9 8 9

6 9 6 7

l l 3 9 o

l l 7 2 6

l2 l 7 l

8 l 6 8 l3 3 4 2 6 5 6 8

l5 6 6 9

2 l 3 3 s

2 l 3 l 9 l3 8 4 6

3 .기.D
4 . v . D 2 3 2 5 76 9 l 7 6 tt49l6 8 3 l

l 9 9 3 2 3 8 5 4l.Vj. D 9 4 9 2 l7 2 o o

9 6 l 5

6 l 7 3

l6 4 6 8 6 7 7 o

2 l 3 9 l3 4 6 2

6 9 7 o

2.Vj. D 9 6 4 9 7 o 8 8 2 4 3 o 9 l7 8 4 7 l7 5 2 l 6 9 l 7

Quellc: Statistisches Bunde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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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Baugewerbe

10.10 Geleistete Arbeitsstunden im Bauhauptgewerbe nach L S n d e m
1 0 0 0 S t u n d e n

Betriebe voo Untei-nehmtn mit 20 BfschiMgten uod mfhr

l 9 9 l 5 7 8 6 3 4 o 2 6 6 8 6 o ls 6 6 o t 2 4 7 s 7 5 2 3 2 6 4

l 9 9 2 6 o o l 9 4 3 5 6 2 9 2 7 l o 7 9 9 2 7 56 o 2 6 2 2 6 s o

l 9 9 l l.를. l2 3 o 9 9 49ft l8 6 2 4 l4 l 2 3 9 5 7 6 5 4 3 7

2.및. l4 4 8 8 9 9 l o 2 2 2 2 8 l6 4 6 3 l2 l 9 7 6 ll8

3 . v . l5 3 l 2 lo l o 4 2 3 3 9 2 l7 l o 6 l3 o o o 6 o 3 6

4 .vi. l 5 7 s 4 lo 7 5 4 2 l 7 7 l l8 3 2 o l2 8 o 2 5 6 7 3

l 9 9 2 l.vi. l7 6 l ol4 3 o o l l 7 5 6 5 5 3 s

l4 8 s l l9 2 o 7 l3 8 l 3 5 6 l 4

3.vi. l5 o 7 5 l9 9 6 6 l5 2 w 5 9l l

4.때. l5 7 9 3 2 3 l 4 4 l5 l 8 o 5 5 9 o

l . v . l3 l7 l 2 o 3 o 6 l l 7 3 4 5 6 3 3

2 . v .

9 4 7 9 2 ) l4l

2.f . lo 8 2 l 2 3 8 l 6

l l 5 o 2 2 4 l73

l l 7 6 o 2 3 5 8 o

l 9 9 3 9 3 2 2 l9 5 4 6

l5 8 s 5 l l 4 3 7 2 5 7 7 5 2 2 4 l 2 l6 8 8 l 7 tl9l

a U e Bctrieb*

l 9 9 2 7 2 7 6 l 1 0 7 8 1 9 7 l 5 s o 2 6 6 2 2

l99 2 l.적. l6 7 8 9 2 2 2 2 2 l4 5 9 2 6 2 2 l

2.적. 15 86 1 2 8 3 o 8 l8 5 2 4 6 8 l 2

l9 l 4 5 l7 l4 8 2 9 8 1 9 2 o 3 6 o 7 lsl

18 0 0 9 l4 o 7 o 2 7 4 7 o l8 o 7 44.적.

s 9 3 l l 1 1 3 4 9 3

l2 2 3 2 2 5 o 2 s

18 8 1 8 3 o o 9 3

3.때. 3 o 8 4 2

2 7 5 3 3 6 4 3 8

l 9 9 3 l.vi. l5 o o 6 l l 2 2 o 2 2 9 9 3 2 4 l 4 7 l4 o 5 5 6 s o 5

2.턴. 18 1 0 5 3 o 3 6 l 2 o l 7 8 6 7 8 l

1992 Jan 5 l 2 l 3 4 5 5 4 2 9 4 l 9 o 5

5 o 9 o 3 5 4 3 7 4 l 3 4 3 o l l 9 l 4

lo l 9 2 5 9 9 7 2 4 o 2

漂
6 3 9 9 5 l o 9

l3 7 8 l

lo l 9 9

票
6 출歸 2 2 8 5

6 o o l 5 o 8 2 9 7 4 5

6 5 7 8

5 7歸

7 4 2 o

2 l7l

5 2 3 4

J u n 6 4 l 8 5 6 7 o lo l 4 9

2 9 l 6 3

6 l 2 6

6 2 3 6

9 8 6 o

9 6 3 l

9 o s 8

9 6 l 9 2 3 5 6

6 3 l 3 lo l 8 5 2 3 4 3

6 o6ls 5 2 2 7 9 2ott 2 3 3 9

lo 4 2 6 2 4 6 9

6 7 2 l 5 2 7 l

Jul

9 6 7 4

lo 3 9 l

lo l 9 4 10 0 8 8 2 3 8 5

4 8 o 6

5 6 9 3

9 7 l 86 2 2 4

6 7 6 4scp

9 4 9 5 2 2 8 2

6 2 2 8

5 o 6 4

o 狀

7 6 2 l票

lo 7 7 7

7 8 8 7 l 7 7 l

Aug

3 9 9 3

6 6 6 2

6 7 8 2

6 2 4 3

7 3 3 s

6 8 5 7

6 3 l 7

4 9 o o

199 3 Jan 4 6 l 2 3 3 7 2 7 3 2 3 7 3 7 4 4 3 4 6 2 o 8 9

9
4 3 s 7 3 3 3 7 6 6 l 3 7 l 9 o 3 6 7 2 l 9 9 4

6 o 3 7 4 5 ] l 9 o 5 7 9 5 8 3 6 o 3 7 2 4 2 2

9
6 o 5 7 4 5 4 5 9 8 l 7 9 4 7 8 6 5 o 7 2 2 9 5

5 6 2 9 4 2 5 8 9 4 7 6 9 2 l 8 6 l 6 9 2 2 聾7

J u n 6 4 l 9 4 9 7 8 l l o 6 8 lo 4 6 7 7 s o 2 2 2 7 9

Quellc: Statistischcs Bundc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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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 Baugewerbe
10.11 Struktur der geleisteten Arbeitsstunden im Bauhauptgewerbe nach Bauarten und LSndern

10.11.1 W o h n u n g s b a u

B e t A h 料n Unternehmen mit 20 Besch則加gtcn u n d m e h r

l 9 9 l D / 9,4 2o, 4 / 7.6 /J. 6 /8,3 29,5

l 9 9 2 脚 /6.s /6. 2 /4.8 /4,3 /3, 7 29. 2

l99l l.vi. 2/,J 25, / 2/. < / 7.s 2o,s 24. 5

2 .vi. 22, 2 22, s /p,3 /6,5 2o,5 28, 6

3.VJ. /9.o /9.4 /5, 7 /4. 9 / 7.s J/,8

4 .vj. /J,8 /6, 7 /4.3 /J, 7 /4, 7 j2,s

l 9 9 2 l.vi. /3. 7 /4. 7 /2,s 28, /

2 .vi. /4,4

/5, 5

/6, 7 /4, / 25.4

3 .vi. /3, < 2s, 7

4 .vi.

/5, 6

/5, o /J, o

/ 7.4 /5, 6 /4. 7 /3, 7

/ 7.6 /8.J /5. 7 74, 9 /4. 7 3o, 6

l 9 9 3 l.vi. 7 6 .4 /8.3 /6.5 75,5 /4, 4 5o,曆

2.vi. /8,o 2o,5 / 7.9 /s. 9 /5, 7 22, /

alle Betriebe

l 9 9 2 2o, 4 2o, 2 /9. o /s,22j,j J2,5

l 9 9 2 I.Vj. /s, / 22,3 / 7.9 / 7.7 /<.3 5o,9

2 .vi. 2o, 6 27,5 2o, 9 /9,5 / 9,2 32, 7

3.vi. 2/, 4 28,4 2o.8 /8.6 /s, 6 32, /

4.vi. 2/. 4 2/.5 2o. 9 /9. p /s. 4 3J.2

l 9 9 3 l.vi. 7 9.9 2/,6 2/,5 2o, 7 78,6 55.4

2.vi. 2/,8 24. 2 2J,5 2J, o 2o,4 32, 9

1 9 9 2 Ja n 7 7.8 2o,3 / 7.7 7 9,燎 /3.< 29,5

F e b 76,9 /7./ /6,9 /6, / 76, 4 57, 7

M r z /9.3 27. o /5, 7 /7.9 75, ; J2,o

Apr 2o,5 26. / 2o,3 /9,2 /8,# J/,2

M a i 2o, 4 25. 6 27, 2 /9,9 /8,J 33,2

J u n 2o.s Jo, 7 2/,J /9.j 2o,J 3J, 7

Jul 2/,9 27. 7 2o, 4 /8, 7 yp.5 32, 4

A u g 2o,s 25,J 2o,4 78, 9 /8,5 3o, 7

scp 2/.J 29, / 2/. 4 /8,3 / 7 6 3J,3

o k t 2/, 7 2/, 7 2o, J 2o, / /s, J 32,4

N o v 2/.3 2/, / 2o. 9 2o, o /8, 2 32, /

D e z 2/, / 2J,J 2/. 4 /9.6 /s.J 35, 7

199 3 Jan /9.9 2/, 9 2o. / 2o. 9 /s. 4 54. 9

F e b 2o,3 27, 5 22. 2 /9,s /8, 7 J2,J

M r z /9.5 2/.f 22. / 2/,2 /s. s J3, o

Apr 2o. / 22. 7 2/. 9 2/.s /9.o 32. 7

M a i 2/, s 2J, 7 23. 2 22,5 /9.J J7. 4

J u 2J. 5 26. o 2J.3 24. 4 22.6 29.4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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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Baugewerbe
10.11 Struktur der geleisteten Arbeitsstunden im Bauhaiiptgewerbe nach Bauarten und LSndern

10.11.2 Wirtschaftsbau *)

Belrlcbe von Unl eme hme n mit 20 Btschaftigtcn und mehr

l 9 9 l 43, 7 4o, s 피린,曆 46. 7 4J, / 43, 7

l 9 9 2 4J,5 43,o 44,5 46. 9 44,2 4J,9

l9 9l l.vi. 47. 9 44, o 46,5 49,< 피5,燎 J/,J

2.Vj. 4J, 4 39, 9 45, 4 45,J 44, 9 42, 7

3.vi. 4/,5 4o,8 45. o 46. / 4o,9 4/, /

4 .vi. 43,o 38, 9 42,4 43,2 3 9,雲 4<), /

l 9 9 2 l.vi. 44, 9 4J, 7 46,2 45,o 4<,5 4J, 6

2.Vj. 4J, 2 44,6 43,J 45, 9 43,4 피小,曆

3.Vj.

1
44, / 4J,s 44,8 피s.燎 피5,燎 피小,燎

4 .vj. 4/,8 4o, 2 44, o 4s,2 44,2 피피,6

l 9 9 3 l.Vj. 46,4 45,8 49,s 4s,9 49.5 4J, 7

2 .vj. 44, o 42, o 45,J 피릿,崙 43, / 5/,4

alle Bttriebt

l 9 9 2 43, / 42, /

l 9 9 2 l . v . 45,2 4/, 7

2.vi. 피/,燎 42,4 피린,출

39, 7

4/,4

5?,5

3.vi. 42, 7 38.4 42,3 47, 7

4o, 9 4o, / 43,2 피7,燎

l.vi. 4J,J 피發,燎 4o, o

4;,5 피/,릿 피母,피

1 9 9 2 J a n 44,s g2,J 46. 6 4J,6

42, 7

2.vi.

피<,燎

42,3

44, 6 45,6

59,9

43, o

44, 9

4/, 7

43,3

42,2

47,5

4J, /

45,5

4<,9

45,2 43,5 4o,3

Apr 4/,o 4/,o 47,J 42,4 44,3

M i i 42, 6 39, 9 42, 4 42,5 44,5

4/, p 57,4 4/,3 42,5

피를,릿

4.vi.

피피, 를

9

Jul 피/,曆 4o,4 4o, 7

45, 9

42,6

4 ,o

4<, 7

44, 7

46, /

4<,5

47,o

l 9 9 3 47. 6

47,5

45, /

46.J

4<, 2

45,3

피를.母

4s. 4

A u g 43, / 5 7.2 45,5 47. 4 피를,o 42,5

sep 43, 2 5 7.7 42,4

J u n

4J,4

44, 7

39. 7

o 淸

44,o

4o, d 47,2

N o v

49, 4

4o, 9 4<, 74o, 7 4o,3

4o, o

46. 9

4/,5 47,J 피工,燎J8,J

1 9 9 3 Ja n 4J,o 46, 6

42, 7

46, 9 35,4

4/, 7

F c b

44, o

42,5

43,3

44,2

49,9

45,5 45. J 4s, 9 49,J 4/,3

42, 7

D c z

M r z

49,o

45. 7

4J,3

피피. 피 47. o J9,4

Apr 44,34z, 4

45. 7

4o,544. 2

M a i

45. <

42.5 44,5

4J,5 4/, 9 4/, 9 44, 7 42,6 35,9

J u n 42. o 4o. 2 42, 6 43,5 J9, 2 4/, 9

*)Gcwcrblicher und industneller Bau (ohnc Bahn und Post), landwirtschafllichcr Bau.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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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m m e r 1 4 3

10 Baugewerbe

10.1流努法Bcher Bau *)

Btlricbt von Untemthmtn mit 20 BeschSftigttn und mehr

l 9 9 l 36, p 38,曆 37.6 37. 7 Js, 7 2<.燎

l 9 9 2 J9, 7 피o,曆 4o. 7 38,8 42, / 26,릿

l9 9l l.vi. o.7 32. 9 3/. 9 32.6 3/,2 를피,燎

2.vi. 54,4 54, 9 J4,< 28,燎

3.vi. 59.o 4/,3 27.2

4.vi. 47, 2 43, / 45,4 27. /

l 9 9 2 l.Vj. 4o. / 4o, 9 4o, 7 2a,5

2.리. 4/, 7 59, 7 42,5 24,8

3.vi. 4o.4 58,3 4J,3 괴7.J

4.vi.

5 7,4

J?,를

44, 4

59,6

4o, /

38,5

4o,5 4o.5 56, 9 4/, 7 26,8

l 9 9 3 l.vi. J<.3 27,J

2.vi.

35.J

59, 7 j9.2

4J, 2

4o, 7

4o, 4

피o,燎

4/,4

J 7,2 J6,o 5j, 9 55, 曆

38,o 5 7,5 56.s 4o, 4 4/, / 2o,燎

l U e B e t r k b e

l 9 9 2 린천를 25, 7

l 9 9 2 J5,o Js,5 77.J

J7. G 3s,4 2J,J

35, 9

55,燎

36,3

3J. /

53,2 J9,/ 2<,/

4 .vi. 3s, 2 58,5 를터,출

l993 를피,燎 55, / 5J,4 2<.崙

2.vi. 3J.J J4.4 37.< c<.燎

37,4 3 7.4 39, 7 2a,9

票
4o,2 린를.曆

5 7.출

19 92 Jan

피小,5

38, / JJ, / Js,3 27, 7

Apr

38,J

56,燎

57.2

3 7 3

J6.o

3<. p

/,o

J3,3

57.o

3<,2

<,/

58,4 린린,燎 3<,2 39. / 24,4

M t i 린7.燎 린피,崙 J6.4 를피.燎 22,5

J u n 3 7,4 32,o 3 7.4 J7.2 를린,를

3.적.

37.3

Jul 36,3

34,5

l.를. 린7.를

2.vi.
32,9

린/,燎

J2,p

39.5

J8,8

린를,린

린피,를

J4,5

55,燎

3/,8 55,5 32,9 39,5 24,<

A u g 3<,/ J4.< J 4 / JJ,a J s J 2<.를

崙출p 35,4

l.턴.

3J, /

J3,2

J4,4

J6,2 27.燎

2<.53<,s

27.6

D c z 32, 9

55,燎

22,燎

1 9 9 3 J a n 3o,9 25, 7

59,燎

54, 4 5/,3 26,5

J/,6

M r z 54. 9

35, /

54, 2

29,3F e b

JJ,J

52, 4

38,J

3?,2

38,J

J7,4

3/, 7

3 /,를

3/, 7 JJ,o 27.6

J5, 4

3s,5

54. o

36.8

32,2

s7

Apr 54,s

J6, 6

38,o

56,燎

37. ;j8,燎

J6, 6

38, 2

32,2

33,J

27. 7

M a i J4. 6 34.J 34,s 52,5 J8,燎 피라燎

J u n 34. 6 33.8 J2,o 52. / 3s, 2 28, 7

*)GcbictskBrperschaften, Organisationen ohne Erwerbszweck, Bahn und Post, StraBenbau.

Qucllc: Statistischcs Bunde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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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m d詠'144

11 Gewerbeanztigen in den neuen LIndem und Berlin-Ost
11.1 Insgesamt

t 9 9 o 2 9 2 9 9 7 26 69 4 2 6 6 3 0 3

49
;9:

2 1 3 8 3 2 -27.c iE Ill 를7린,7 1 9 3 2 3 0

2 1 3 8 3 2 Jo,毒 9 3 2 7 7 56

1990 4 .를 .

o,燎

8 s 2 4 l l4 4 l 9 7 o 8 2 2 l7

199 1 1.를. 8 l o 6 o 2 o 2 s 7 6 0 8 0 3 2 s

2.vi. 8 l l2l 2 2 3 6 2 s 8 7 5 9 2 8

3.vi. 6 9 2 5 6 2 7 l74 4 2 o 8 2 3 9

4.vi. 6 l 5 6 o -2 7.를 2 9 9 7 4 /o7. 딘 3 l 5 8 6 4 9

l 9 9 2 l.vi. 3 l 2 4 7 小피.린 2 9 3 l 8 s2

2.를. 3o 4 6 o J<.2 24 9 8 6 s $

2 o 6 8 6

6 o 5 6 s

s 5 4 4 6

4 8 3 2 3 s 7

4.를. 4 9 4 9 8 l8 2 8 7 6 3

l 9 9 3 l.를. 5 o 8 o o l8 3 8 7 혀

::
4 9 2 7 3 2 o 3 6 o 5 9

2 9 3 6 6 2 s 2 o 4 l4

N o v

-2i, J

-J/, 7

3.o . -3 o,J 2 7 6 3 7 /,7

-/9.6 3 l 2 l l <./

-/<,J 3 2 4 l 3 J,7

-J/, ; 28 913 .5,1

l 9 9 o 4 l 6 2

2 8 2 8 7 4 7 4 2 2 3 54 s l7

D a 2 7 5 8 8 s 5 l 5 2 2 o 7 3 2 o

l99l

::
2 8 4 9 6 4 3 8 2 l 9 l l 2 호

2 6 8o 5 7 2 o 5 l9 6 o o 2 7

M 2 5 9 o 6 6 6 l 4 l9 2 9 2 2 6

漂
3 l 3 9 8 惡 l 3 2 2 3 2 6 6 2 6

2 4 9 6 3 6 6 7 3 t8 2 9 o 2 7

J u n 2 4 7 6 o 7 s 5 7 l7 2 o 3 3 t

Jul 2 i 9 s 9 8 9 8 o l7 o o 9 3 5

語
2 l 6 2 6 8 s 2 2 l3 l o 4 3 9

2 l 6 4 l 9 6 7 2 ll 9 6 9 4 s

a
2 2 2 8 9 -24, 7 9 6 2 6 /J/,5 l2 6 6 3 4 3

2 o l 2 9 -2s. 曆 9 7 8 6 /o<,< lo 3 4 3 4 9

lo s6 2 s s

l 9 9 2 7
l9 l 4 2 -5o.린 91.S 8 580

2 o l 2 6 -29. o l l o l 5 71.1 9 1 1 1 s s

票
l9 4 5 2 -27. 4 9 8 8 3 J T 2 출5 6 9 s l

2 o 9 8 7 -/9. o lo 3 4 9 5<,i lo 6 3 8 4 9

A 尹 l9 7 3 8 -J7, ; lo 4 5 6 2s, 6 9 2it2 s3

K b i l7 3 8 5 -Jo, 4 9 l4 2 J 7.린 8 2 4 3 s 3

J u n 18 3 2 3 -2<. o 10 8 6 2 <3, 7 7 46l s 9

Jul 17 8 8 5 -J/,7 9 9 5 8 Jo,參 7 9 2 7 s 6

誇
I3 9 6 2 -JJ. g 출o 5 2 -f. J 5 9 l o 료를

l6 4 7 6 -2J. 9 9 6 2 7 -o, i 6 8 4 9 s 8

o 撚 l7 lo2 -23,J lo o 9 o 피,曆 7 o l 2 5 9

7
l5 8 5 o -2/. J 9 519 .2.7 6 3 3 l 6 o

l6 54 6 -/J. < l l 6 o 2 9.8 4 9 4 4 7 o

1993 Jan l5 5 4 5 -22. 曆 l l o 7 9 라燎 4 4 6 6 7 l

F e b l6 4 6 7 -/f. J lo 6 7 6 曆.o 5 79 l 6 5

M r 2 18 7 8 8 -;o.J lo 6 5 8 J.o 8 l 3 o s 7

Apr l6 6 8 3 -/J,l 9 807 U.2 6 8 7 6 s 9

M a i l5 9 9 6 .<. 燎 9 3 8 3 2,출 6 6 l 3 s 9

J u n l6 5 9 4 .9.4 9 72 3 -/o.J 6 8 7 l 5 9

1)Gewerbonmcldungcn abzUglich Gcwerbcabmcldungcn.

Quellc: Stalistischcs Bundc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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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m m e r 1 4 5

11 Gewerbeanzeigen in d출料 諒출린출綿 L료라der린 暇料d 聾출피in-Ost
11.2 Industrie

G e w c r b c - G c w c r b e - 7ntcilc der Industnc an dcn gcsamten Gc w cr b c -

anmeldungcn abmeldungcn Gcwerbcan- und -abmcldungcn Nctto- abmcldungcn
Zci tr au m O c w c r b c - 출ewerbc- zuginge 1)

A n z a h l anmeldungcn abmeldungen Anme ldu ngen

Prozent A n z a h l

l 9 9 2 9 8 o 4 3 3 9 l 4,6 2,8 6 4 1 3 35

l 9 9 2 l.vi. 피,3 2 ,o 2 0 0 4 2 3

2.vi. 4,7 J,曆

2 6 l 4

2 6 2 2 1 4 5 0 4 5

6 l o

l l 7 2

3.vi. 2 38 3 80 0 1 5 8 3 3 4

4.vj.

4,9 2,9

2 185 8 0 9 4,4 2.6 1 3 7 6 3 7

l 9 9 3 l.vj. 2 2 8 8 7 3 5 4,5 2,3 1 553 32

2.vj. 2 3 o l 7 4 9 4 .7 2.< 1 5 5 2 3 3

1 9 9 2 Ja n 7 3 2 l 4 6 J,6 1,3 5 8 6 20

9
8 6 3 2 l 7 4 ,4 2,2 6 4 6 2 5

l o l 9 2 4 7 4,9 2,4 7 7 2 2 4

Apr 9 3 8 3 o 8 g.5 2.5 6 3 o 3 3

M a i 7 2 5 2 9 l 4,2 5,2 4 3 4 4 o

J u n 9 5 9 5 7 3 5,2 5,3 3 8 6 6 0

Jul 8 8 l 3 o 8 4,9 3,1 573 3 5

Au g 6 7 o 2 4 3 4,8 3,燎 4 2 7 36

scp 8 3 2 2 4 9 5,o 2,6 s 8 3 3 o

o 諒 7 幽 2 5 5 4,5 2,5 509 33

및
7 o o 2 7 5 4,4 2,9 4 2 5 3 9

7 2 l 2 7 9 4,4 2,4 4 4 2 3 9

1 9 9 3 Ja n 6 7 9 2 2 4 4,4 2,o 4 5 5 3 3

9
7 6 8 2 3 4 4,7 2,2 53 4 30

8 4 l 2 7 7 4,J 2,< 5 6 4 3 3

Apr 7 9 7 2 3 l 4.8 2,4 5 6 6 2 9

M a i 7 3 8 2 3 9 4.# 2,5 4 9 9 3 2

J u n 7 6 6 2 7 9 4.6 2,릿 4 8 7 3 6

P r o i e n t

VcrSnderung gegenObcr Vorjahrcsmonat

l 9 9 3

i.
.7,2 53,4

-/ /,燎 7.o

.17.5 12,1

-/J. o -2J. 燎

/,s -/ 7.9

-2o, / -J/, 5

1)Gcwerbeanmcldungcn abzOglich Gewerbcabmcldungen.

Quellc: Statistischcs Bunde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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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m m e r 1 4 6

11 Gewerbeanzeigen in den neuen LIndern und Berlin-Ost
H J H a n d w e r k

Gewcrbeanmeldungen Gewerbeabmeldungcn G c w w凉r

Ver&nderun惡 vcrtndening N c t 6 tbmeldungcn
Zcilraum A n z a h ) gcgenObcr Anz ah l gcgenilbcr zugtngc 1)

Voijahreszeitrtum Vorjthrtszeitraum Anmeldungcn
Prozent Prozcnt An za hl

l 9 9 o 3 8 l9 o 6 8 4 3 3 l 3 4 7 l8

l 9 9 l l2 l o 9 77. o l 5 o 9 8 4 s

l 9 9 2 2 2 3 o 4 l l o l l -9.1 1 1 29 3 4 9

l 9 9 o 4 .vi. 8 5 ] 5 2 6 7 8 5 {l37 3 l

3 l 2 3 4 4 6 9 4 l

2 .vi. 2 6 o 7 4 4 2 7 3 7

3.vi. 3 o o 4 3 6 3 9 4 5

4 .vi. 3 3 7 5 26. o 2 5 6 3 5 7

2 7 2 o 7

l99l l.vi.

-2s, 8

-/8.o

7 5 9 2

7 o 3 4

6 6 4 3

5 9 3 8

l 9 9 2 l.vi. 6 3 ] o 3 2 l l 2,s 3 o 9 9 s l

2.vi. 6 ll 5 2 6 2 5 o.7 3 4 9 o 4 3

3.vi. 4 7 3 8 2 3 5 4 -2/,6 2 3 8 4 5 o

4 .vi. 5 l4 l 2 8 2 l -/a. 4 2 3 2 o 5 5

l 9 9 3 l.vi. s 8 5 7 -7.1 3 188 -o. 7 2 6 6 9 5 4

2 .vi. 5 2 7 2 -/3,출 2 5 9 2 -7,J 2 6fio 4 9

-3o,3

-小린,릿

-;J, /

-28, 7

-/3.4

1 9 9 0 O k t

o h

2 9 8 2 7 3 s 2 2 4 7 2 5

t
2 7 o l 7 5 8 l 9 4 3 2 8

2 8 3 2 l l8 5 l 6 4 7 4 2

1991 Jan 2 7 5 o l l 7 4 l 5 7 6 4 3

z
2 4 4 6 l o 6 3 l 3 8 3 4 3

2 3 9 6 !!86 l 5 l o 3 7

Apr 2 6 9 o 9 5 5 l 7 3 5 3 6

M a i 2 2 I 7 8 o 3 l 4 l 4 3 6

J u n 2 l 2 7 料 9 l 2 7 8 피o

Jul 2 5 6 5 l o 9 l l 4 7 4 4 3

A린惡 2 o 4 5 9 2 5 l l 2 o 4 5

sep 2 o 3 3 9 8 8 l o 4 5 4 9

o 撚 2 o6l} -Jo, 7 l o 4 l 4/,< l o 2 7 s o

N o v l 9 3 2 -28.5 l o 4 o 3 7 2 8 9 2 5 4

D c z l 9 3 8 -37, 6 l 2 9 4 9,7 6 4 4 6 7

1 9 9 2 Jan 2 2 4 o -7s,5 l 3 5 2 /5,2 8 8 8 6 o

9
l 9 9 3 -;s,5 9 2 4 -/3, / l ()69 4 6

2 o 7 7 -/3,J 9 3 5 5,5 l l 4 2 4 5

Apr 2 2 o 8 -/ 7.9 9 s 2 -o, 3 l 2 5 6 4 3

M a i 2 o o 4 -9, 를 9 2 7 7J,4 l o 7 7 4 6

J u n l 9 o 3 -7o,5 7 4 6 -/2,7 l l5 7 3 9

Jul l 7 3 5 -32,4 8 3 3 -23,曆 9 o 2 4tt

A u g l 3 7 5 -52,8 6 5 o -29. 7 7 2 5 4 7

scp l 6 2 8 -/ 9 .參 87 l -//.8 7 5 7 54

l 8 o o -/J. o 9l4 -/2.2 8 8 6 5 l

言
l 5 6 8 -/s.8 8 o 5 -22. 6 7 6 3 5 l

l 7 7 3 .8,5 1 102 -/4.8 6 7 l 6 2

1 9 9 3 J i n l 7 l 9 -25.3 l l o 5 -/s. 3 6 l 4 6 4

F e b l 87l .6, 1 1 060 ;4. 7 8 l l 5 7

M r z 2 2 6 7 9,1 1 02 3 9,4 1 24 4 4 5

Apr l 8 8 2 -/4.s 9 2 6 -2. 7 9 5 6 4 9

M a i l 6 2 3 -/9.o 805 -13,2 8 l 8 5 o

J u n l 7 6 7 -7,/ 8 6 l /J. 4 9 o 6 4 9

Quelle: Statistischcs Bundesamt
1)Gcwcrbcanmeldungen abzOglich Gewcrbcabmcld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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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ewerbeanzeigen in den neuen LS n d em und Berlin-Ost
11.4 H a n d e l u n d GaststStten

Gtwcrbcanmeldungcn Oewerbeabmeldu를麗9L O c w c r t c -

Vertnderung Ver)ndening N c u o - abmeldungen
Zc i tr a u m A n z a h l gcgcnUbcr A n z a h l gcgcnObcr zugingc 1)

yoqahrcszcitraum 린oqahrcszcitraum Anmeldunj
.約資zr . p m z c t A n z a M

l 9 9 o 1 3 6 8 7 8 l2 4 5 5 124 4 2 3 9

l雲출l 燎.8 4 8 09 1 2s<, / 8 9 9 1 8 3 5

l 9 출2 9 7 6 5 4 -29. 2 6 l 7 8 3 28,5 3 5 8 7 l 6 3

l 9 9 o 4 .치. 7 2 2 5 3 l 7 6 s l9

l 9 9 l 3 7 6 o 2 9 6 3 7 2 7 9 6 5 2 6

2 .를. 4 l o l 9 l l o l 6 3 o o o 3 2 7

3 .vi. 3 l 9 7 s l o 6 3 18 9 1 2

1 3 8 0 0 9

3 8 9 9 o

l.vi.

4 l

4 .및. 13 0 3 8 s 2

l 9 9 2 l.vi. l l 3 s 6 5 8

2.vi.

2 7 4 l 3

2 7 2 8 3

2 5 5 9 4 41,2 10 04 4 6 l

3.터. 2 2 4 4 l 曆,피 8 2 8 2 6 3

2 2 3 3 6 ;2,3 6 l 8 9 7 2

l 9 9 3 l.vi. 2 2 2 2 8 /,p 6 o o 2 7 3

Q t t

2 2 4 3 o -4, o 7 5 o 6 6 7

l3 9 4 3 l l 7 8 4 ls

l3 2 4 2 lo 8 o 6 l<>

l l 8 o s 9 l 7 5 2 2

l 9 9 l 12 3 8 3 출3 l 9 2 5

l2 4 o 9 8 8 6 s

-29. 7

-37. <

-37.<

.29.s

-;s.f

-J5,5

-/2, 4

2 출

M B l2 8 l o 출7 8 l 2 4

l6 o 9 7 l2 o 7 2 2 5

l2 s 4 s 9 l 7 4 2 7

l2 3 7 7 8 7 5 7 2 9

Jul 7 fl33 3 5

漂
lo l 7 3 6 o 4 o 4 l

출7 5 7

漂

s o 3 9 4 8

s5
9 8 8 o

l4 3 7 5

ls 9 2 7

ls 5 s o

l4 l59

l6 l 4 7

l6 2 2 6

l4 9 2 4

2 l 5 9

2 4 3 6

2 6 3 o

3 o 6 4

3 5 4 4

3 o 2 9

4 ()25

3 37 l

3 6 2 o

4 2 l 2

4 l 3 3

4 7 l 8

-29,/ 4 7 3 6 /;5.< 5 l 4 4 4 8

8 9 6 7 -3i,J 4 6 o 8 를릿.2 4 3 5 9 5 l

D c z 8 5 6 6 -27.4 5 o 3 l 9/,3 3 5 3 5 5 9

1 9 9 2 Ja n 8 9 3 8 -27.s 5 5 6 o 출;,5 3 3 7 8

l 9 9 o

4.리.

J u n

燎오,燎

燎i,5

票

s

6 2

l2 o 4 5

票
5!l

-a5,J 5 2 8 l s s

A 尹 9 o 9 7 5 2 3 8 s 8

8 o 9 s 4 5출6

8 7 7 l

5 7

J u n -32, /

M a i

<5,5

74,3

3o, ;

3<. o

f8,7 6 8

8 3 3 5 -3o.출 5 o o 5 /s,8 6 o

漂
6 5 l o o,4 6 4

-J2. / s o o 6 <,/

fJ, 5

6 6

9 s 7 4

8 4 o 2

7 5 9 6

o 諒 7 7 8 o

5 7 2 6

-2?.5

-J5,5

-Ja. o

-2/,3 /2. / 6 8

Jul

5 o 8 6

4 l4!>

N o v 7 2 2 2

6 8 5

4 2 9 3

3 8 5 9

3 s o 9

2 6 7 6

3 3 3 o

2 3 6 2

2 5 9 o

2 4 6 9

7.J 2 2 6 9 6 9

7 3 3 4 -/4,4 ;a .9 l 4 s l

5 3 l l

8 o5 8il3

1 9 9 3 Jan

4 9 5 3

-2J. o

D c z

o,< l 2 8 9 8 l

F e b 7 l 7 7 -/s. 2 5 26 l 3,4 l 9 l 6 7 3

s 5 9 3

-/9.5

6 8 8 2

M r z 8 l 6 9 -/4, 7 5 3 7 2 /.7 2 7 9 7 6 6

Apr 7 4 3 6 -/s.5 5 o o 3 -4. J 2 4 3 3 6 7

M a i 7 3 4 2 -9. 5 4 8 7 3 소3 6 6

J u n 7 6 5 2 -s, 9 5 o 4 8 -/ /.曆 lT 6 6

1)Gcwerbctnmeldungen abzOgtich Ocwcrbeabmcldungcn.
Quclle: Stal.slischcs Bundcsaml

. 86 6 .



Deutscher Bundestag - 12.Wah1periode D r u c k s a c h e 12 / 6 8 54

. N u m m e r 1 4 8
. . '... :... .. ...

11 Gtwerbennitigen in dcn neuen LI nd em und Berlin-Ost
11.5 Gtwerbeanmeldungen nach L S n d e m *)

A n M h l

l t ) o 4 8 8 6 5 4 7 9 9 l 52 4 8 0

l9 9 l 4 9 3 6 7 9 s a票 4 5 o 6 l 5 l 88)

l 9 ) 2 료7 o 了l i!r
1990 4.린. l5 7 6 5 6 9 5 o

l5 2 2 2 5 5 6 6

l4 o 5 7 6 o o 2

9 3 7 8 10 6 8 3

6 l59

4 7 o 5

l9 9 2
::

4 5 5 2 8l l 2 6 5 4

票 3 l2 6 3 3 9 8 l 6 l

3 6 9 9 5 2 7 l < 6 8

祭
t5l 4 3 2 l 4 2 9

1991 1.때.

2.때.

3 5 5 3 9

l4 o 6 o

l5 3 l 4

l3 8 4 2

9 8 4 9

lo 3 6 2

3 $ 4 5

3 3 2 3

3 4 3 o

o 9 2

2 7 o 4 3 l22 2 8 7 l 2출5

J u n l3 6 o 7 4 2 9 2 o l 4 3 7

Jut 2 8 o 3 3 o 3 8 3 6)l9 9 料

로
2 4 6 4

3.때.

2 2 8 6 0

8 9 2 6

7 9 2 5

9 l l 9

:ll:

l 9 7

2 2 4 5

2 3 3 4

l 8 9 o

2 2 8 o

2 ls2

l 9 M

l 3 3 5 2 8 9 6 2 2 9 l l o8 l

6 3 4 s 7 3 6 3 3 6

2 5 4 4 5 l4 o 9 5

2 4 4 2 l l2 6 l 2

2 5 6 3 8 l2 4 6 3

2 5 7 o 2 l4 7 2 7 2 4 2 7 4 2 l l3 o

를

2 3 l3<

l8 7 9 7

6 2 6 4

5 7 2 9

6 l2 9

s 8 M

5 2o l

5 6 o 4

5 3 8 7

3 8 9 5

5 l63

2 T 7 6 l 8 4 9 5 o 4 5 2 6 3 6 3 o 2 3 l w 3

2 5 4 2 l 5 s 3 4 7 2 5 2 9 5 5 l 6 3 6

l 7 4 l

l993 言
l 6 9 4

l 9 5 o

票
3 8 5 o

2 6 6 3 l 7 2 l l 6 8 4

3 o 4 l 2 l3 6

l 5 4

A p

4 4 7 l

2 o s 2

4 c 7

2 4 3 9

2 4 6 o o 2 6

2 5 l 7 l 7 2 3 2 9 6 8 2 5 3 7

2 8 i o 2 7 l 2

5 o 6 4 3 2 3 7 3 2 5 8

2 6 l 6 l 8 2 4 4 7 6 8 2 s9!t 2 9 ll l 9 3 9

tlii 2 2 5 9 l 74l

:ti
2 7ft9 l 5 9 8

J u n 2 6 3 l l 6 6 6 2 s 2 4 :2? l ft69

Verlnderung gegendber VofjdueniKXUt

l99l

를 -;< .l -2s, o -;2,< -J<, 7 -34, 7 -/린.曆

-Jo. i -J<. i -/s.J -Ja.를 -JJ.T -J<. /

-<2.s

l9 9 2 7

-;<. J

-4 .o-피피.출

-J;, /

.32.5 18.6

-2 7.를

-;를,燎

.//. 7

-3o. 2

-57.4

-;9.f -2f. ;

./9.9 3,?

f 3 , 9

-39. <

-z<, ;

.; /.J

-/ 7.4

.J/,를

-3i,<

-//, J

-10.5 ( 9

치라曆

-J < 7

-;6,2

-J<,8

-<a, <

-2J.i

-i/. f

-Jo, 9

-2s.曆

-J<. o

-19.7 -5,9

-Ja. f -J;, 7

-13.0 .(, 7

-;7.<

-Ja. J

-/7,2

.23. J

Jul

-2i.燎

-<7.o

-f<. J

-를라를

-;<. J

-J<, 7

-J5, ;

-/<. 燎

-35. o

-3;,5

-;<,?

認 -/< .J

-1:.5 .7.6

-;J.6

-Jo. 7票

s

1993 Jin

;4.9

o h

Ju n

-54. o

票

-/3. 7

-J<. /

-4s, 7

.29,0 23.3

-/릿. 릿

/4.3

-2?. J

.?5. p

;2.J

를피,;

5J.딘

-;2,燎

-Ja. /

-/피,燎

-J8, p

-<J. 2

-<<, 7

%

-Jo, 7

-4;.2

.19.0 .6,6

-J3. / ;.<

U. 4 i5,f

-14,1 .9,7

-15,6 U ,養

.;2./ -; 7.4

認 -15.4 -3.5 -/8.< -'7.5 .JJ. 2 J5. 7

./<.5 .23.6 -3,7 -;o. 7 .9 .를 32.<

Ju n .;6. ; .22. 6 ./ /.를 ./7.p 1.4 30, 1

*)Dic Angaben sind vorliufig. Sic kannen (lurch Nachmeldungcn bzw. Neuzuordnungcn seitens dcr Gcwerbctmlcr nachlrlglich
in den Statistischcn Landcsamtcm korrigiert werdcn. Dahcr sind geringe Abwcichungen zu dcrcn VcrOnentlichungcn mOglich,

Quclk: Slatistisches Bundc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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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m m e r 1 4 9

11 Gcwcrbeanzeigen in den neuen LSndern und Berlin-Ost

11.6 Gewerbeabmeldungen nach L S n d e m *)

A n M h l

;蒸 i973
2 o 7 4 2 12 144 1 6 4 9 6 1 9 6 3 1 2 2 144 9 3 9 8

1990 4 .Vj. 2 7 9 3 l 5 7 6 3 8 2 4 2 M 9 2 6 9 7 9 8 o

1991 l.Vj. 3 7 3 3 3 l 9 l 3 l 62 2 7 9

2 .vi. 3 9 2 l

5 5 6 3 4 o 4 7

2 4 7 2 6 9 l 5 l 4 8 23 3 6 o

3.vi. l 9 7 6

4 2 l 2

4.vi. 5 3 4 4 3 6 1 3 9 7 0 2 4 51 1 5 3 4 1 l 4 6 3

1992 Jin l 85 l 9 7 3

9
l % 9 8 9 8

l 6 4 o 8 4 4

漂
2 4 9 l il4l

l 6 3 4 幽 o

J u n l 6 5 6 7 4 o

Jul 2 l 7 5 5 9 7

A u g l 2 8 4 6 9 3

scp l 6 6 3 6 7 3

o 撚 2 o 4 2 8 l 6

1 9 7 1 9 3 9

1 7 1 5 9 9 2

l 6 g o

l 5 9 8

l 6 6 9

2 6 7

l 6 5 5

l 4 o 2

l 4 9 3

l 6 2 3

t ::Il
l 5 3 5 7 9 9

l l3 6

9 8 l

9 o 8

l o 4 8

9 8 6

7 2 7

l o 9 o

l l2 l

9il9

l 2 2 7 2 2 o 4 출料

19 9 3 J) n l 7 9 9 l 2 o 7 2 lo 7 9 9 2

票

l < 73 4 4 4

2 7 9 6

3 4 2 5

3 o 7 8

2 7 9 9

3 4o l

2 9 o

2 litl

2 8 7 5

2 錦 7

3 l9 8

3 4 6 2

2 8 2 5

l 8 l 6 l o l 3 3 2 4 9

l 5 l 3

l 6 2 4

l 4 6 7

l 4 9 2

l 6 5 o

l 6 l s

l 7 6 5

] g 3 3

l 5 8 l

l 6 o 9

l 6 4 s

2 l 4 9

l 8 l o l 8 l 8 9 7 o

l 7 3 8 l l 6 5 3 o 4 8 l 7 9 l 2 o 5 o s 6 6

漂
1 4 2 1 9 3 2 2 8 o 7 l 6 5 o 2 o 2 3 9 7 4

l 3 4 4

J u n l 5 6 8 1 12 9 2 7 0 9 1 6 8 4 ;票 3

Vcrlndcrung gcgenObcr Voriahrcsmontt

1991 O k t 59.f /2;,曆 55, 7

7 <s.5 76.3 7os.J

/77. 燎

;59. 9 9s,2

/l/,4 50.1 72.4 -8,8

79, / 5s,o 35,8 /4f.i

?J.z

9/. 7

9
/,7 J5,<o.s 55. 7 <<. 7

3;.9

/7/, 7

60,3 195,5

1 9 9 2 lan /24, ?

/4o. /

4J.s ;9.c 55. 7

4o. 2

4J. 6 /린小,燎

;o /.燎 2.8 22.1

24. 2 2o. o

-o. 2

2/.< -o, 2

A u g

Jul

./ 7.8 25.9 -o. 9 / 7.7

;4. 7

scp -7,5 9.3

27. o

; 7.燎

4 7.7

/<. 2

-9,7 -14.7

로

o 狀

;J. <

7 / 7.<

27. 7

-;4.J

J<.출

4o. ;

J4, 4

J7. 2

-1.2 f.5

./ 7.<

.J. p

/9.燎 -4. o l.燎 /5. 7 7o. #

N o v .2J. s J9. J -;,?

<5.oJ u n

2i. 2

출린.2

J2.4

6,8 -13,7 ;<.5

D e z i4. 4 -35,6 0.8 /J. / 2o. 2 /sf. 2

1993 Jan 13.8 2,0-8.7 28.5 .;s. o ;7.o

F e b 2,1 16.2J .9 7 9.< -7. 7 < .출

M r 2 J .5 2.6 .11.0 /o.J 25. o 2.<

Apr ./;. / -5.0 -8.8 /2. 5 -18.8 15.8

r:
./ 9.5 -S.8 4,3 2J. J /o.5 ;.3

.J3. s 7.7 -:0.3 2.1 /o. 4 s .<

*)Dic Angabcn sind vorhudg. Sie kdnncn durch Nachmddungcn bzw. Ncuzuordnungcn scilcns dcr Gcwcrbcamtcr nachtrtglich

in dcn Shtistischcn Landcsamtcm komgicrt wcrden Dahcr sind genngc Abweichungcn zu dcrcn Ver0lTcnt1ichu"gcn m6g1ich.

Quellc: Statistisches Gunde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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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m m e r 1 5 0

11 Gewerbeanzeigen in den neuen Landern und Berlin-Ost
11.7 Nettozugange nach Landcr n *)

l 9 9 o 4 4 2 7 2 2 7 5 6 9 7 o o 9 o 4 3 l 2 9 4 7 4 9 3 2 1 8 4 9

l 9 9 l 3 l 7 l 9 2 l l 9 7 6 l 2 o 4 2 9 5 5 7 3 3 3 5 8 l6 l 9 5

l 9 9 2 l4 7 9 7 lo 7 l 6 2 6 9 6 l l6 7 o 5 l4 9 2 7 9 l7l

19 90 O k t 4 o o 9 2 4 7 6 7 l 7 8 4 6 5 5 4 9 3 2 l 9 s 4

N o v 4 2 o 4 2 4 l 4 6 2 8 7 3 7 6 o 4 6 l l 2 2 6 9

D e z 3 5 2 5 l 7 4 7

l9 9 l J a n

3 o 5 4

3 3 2 l 3 9 3 7 l 7 4 o

s l 4 8 3 2 7 o 9 3 l

3 l l 2 3 9 6 8 l 5 7 9

4 2 l 5 3 7 9 4 l 6 3 8

3 o 8 5 3 l 6 4 l l 3 8

J u n 2 6 2 l 2 8 8 7 l 7 4 4

Jul 2 l 4 4 2 6 o 7 2 o 7 8

l 6 2 3 2 2 2 7 9 7 l

憲雲p l 4 3 2 2 l 6 2 l l 3 4

A u g

M r z

o 撚 2 o 3 o 2 o o 3

2 4 6 o

2 o o 9

l 2 l 9

2 4 l 8

2 4 5 9

2 ll l

2 o 7 7

l 8 2 7

l 6 2 l

l 4 3 4

l 2 o o l 4 l 9

l 8 6 4 l o 4 4 l 8 6 9 9 4 o

l l 2 4 l 7 7 8 l 4 7 o 8 8 3

1 9 9 2 J a n l 5 7 4 4 5 8 9 6 o l 6 8 l

9
l 6 o 8 l 2 5 3 l 4 2 9 7 3 3

l 7 5 o

F e b

Apr

N o v

l l 9 8 l 8 8 7

8 l 5 6

6 9 5 4

6 6 2 7

5 2 7 7

3 l3l

3 9 5 o

2 4 o 5

2 9 3 8

8 l 5 4 3 o o 6

M a i

4 3 4 9

l 9 7 6

2 8 2 o

2 9 3 3

2 7 o 4 l o 2 4

Apr l 4 9 4 9 o 9 2 7 6 6 l 8 4 l 5 8 8

M a i l 3 7 2 2 4 o 2 l 2 3 9 5 6 5

J u n 7 6 9 l l o 4 2 2 o 3

5 9 4 2 2 8 5 o

4 6 2 7 3 2 4 7

2 7 9 2

2 8 9 8

5 5 6 l

4 6 l 8 2 o 4 4

l 4 5 8

4 2 2 l

l 2 6 4 6 9 7

D c z

l 7 9 o

l 7 2 8

l 3 4 9

l 6 l 8

l 6 l 3

2 o 7 5

l 6 8 4

l 6 3 o

l 4 2 4

Jul l l 4 8 9 9 8 2 4 5 7 l 4 2 3 l s l 4 3 8 7

A u g l o 6 2 6 o 8 l 7 l 4 l l3 l

l o 3 5

l o o 7 3 8 8

scp l o 7 7 l o 5 7 2 2 8 8 8 9 l l o 7 9 4 5 7

o 料 l l 5 3 7 2 8 2 l 3 8 l o 5 5 9 8 l 9 5 7

t
l l 5 3 5 糾 l 5 2 7 l 3 4 6 9 o 4 8 3 7

9 7 4 4 6 7 l o o 9 8 l 5 8 2 2 8 5 7

1 9 9 3 Ja n 7 l 8 5 l 6 l o 2 5 8 l 9 4 3 o 9 5 8

F c b 料 7 7 o 8 l 5 8 8 l o 4 o 8 9 4 7 l 4

M r z l 3 o 3 {t87 2 o l 6 l 4 4 6 l 2 o 8 l 2 7 o

Apr l l 9 5 8 9 2 l 9 6 l 9 4 8 9 l 5 9 6 5

M a i 9 l 5 9 l 3 2 o 9 4 9 4 9 7 9 2 9 5 o

J u n I o 6 3 5 3 7 2 2 3 4 料 o l l 3 2 l o 6 5

*)Die Angaben sind vorliufig. Sic kOnncn durch Nachmeldungcn bzw. Neuzuordnungcn scitcns dcr Gcwcrbcitmtcr nachtriglich
in den Statistischcn Landesamtem konigicrt wcrden. Daher sind gcringe Abweichungcn zu dcren VcrBffcntlichungen mOglich. -

Gewerbcanmcldungcn abzdgllch Gcwerbcabmcldungcn.

Quellc: Statistischcs Bundc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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識린晴燎綠r 1 5 1

1 2 H a n d e l

12.1 G r o B h a n d e l

MeOzahlen des Umsatzes und der Beschaftigten

U m s a t z 1' B c 鱗☞ Q G

Undcr und | Bundcs- |Lgndcr und | Bundcs- |LJndcr und |Bundcs- |Llnder und | Bundcs- Ll nd er u n d

Zeitraum | Berlin-Ost | Bcbiet | Bcrlin-Ost | gebiet | Bcrlin-Ost | gebiet | Bcilin-Ost | gebiet Bedin-Os t

verfndemng 繫fno灰7 f☞찰를ungg egendbe r
1991 - 1 0 0 Vor mon at / Vorjahrcs- 1991 - 1 0 0 vonnontt/ [Vorjthres-

Vorquartal zcitraum Vorquailal | zcitraum
Prozent Pr oz cn t

.

loo,o

98,9 - - U " U U - U U
6.9 100,0 loo.o

82,9 -/ 7,J -/./ 57.6 lo2f > < g2,<

112,7 96,6 11.3 104,0 97,8

103,8 101,8 -7,9 5,4 12,4 114,1 9 9 3 9.7

91,2 98,7 .12,1 .3.1 4.3 96,7 101,1 -15.2

9 2 3 102,9 1,2 4,3 o .7 8 s f 101,8 -11.9

t!8,l 98,9 .4.6 5,9 -2/, p 2,7 64. 101,8 .24,5 -3s,2

8 l,4 99,9 .7.6 1.0 .21.曆 -/.燎 59,7 lo2.3 -7. / -<7. 7

79,4 96,9 .1.4 -3.0 12,9 .7.8 54.5 lo3,o -a, < -<5, 7

82,9 99,8 4,4 2,9 -10,2 -3. / 52,o lo3,o -f. J -린린,피

76,8 91,5 .7,4 U.3 -12,8 -7.5 42.5 101,5 -18,3 -린린,麥

llo.l 97,4 -48.1 3,9 /?.燎 9 7 f 97,l -7. o

106,2 90,7 -3,5 -6,린 //,2 95.5 출7,6 -2, /

121,8 101,6 14.7 /2,o 5.0 119,1 98,6 J4, 7

114,7 1 0 4 3 -5.8 2,7 18.5 117,4 99,o -/,4

101,4 99,5 -11,6 -4.6 4,8 11 4 3 9 9 3 -2,를

95,2 101,6 -6.1 2 ,/ 14.4 110,6 99.7 -5, 2

95,4 100,2 0.2 -/, 4 9.2 100,1 loo,s -9. 5

9 5 3 94,4 .0,1 -J. 5 -1.5 9 7 2 l o l l -2,릿

83,0 101,4 -11,9 7.4 . 5.5 92,8 lol.7 -4, 5

88,0 109,1 6,0 7,6 -5/, p 0,8 87,9 lol ,7 -5, 3 -/?,曆

92,4 1023 5.0 -6,2 -4s,f .2,0 85,8 lol .9 -2, 4 -2o,4

96,5 97,4 4,4 -피.를 -J4. J 피.燎 8 l.露 lol ,7 -4, 7 -2J, <

9o,6 95,6 -6, 1 -J,燎 -J 7.7 .J.8 65,5 101,4 -19,9 -32. a

84,9 94,2 -6.3 .1,5 -20.1 3,9 6 4 3 lol,8 -/,曆 -J2, 7

88,7 106,8 4,5 13,4 -27,2 5 .; 63 ,o l o 2 J -2, o - < 7 /

8 3 3 101,7 .6,1 -피.를 -7 7.피 -J, 5 6o.7 lo2,4 -J, 7 -<8.J

77,9 96,6 .6.5 .5.0 .23,2 -2, 9 6 o E l o 2 f -o, 7 - < 7 2

82,9 101,5 6.4 5,1 13.0 -o. / 58,l lo2,4 -린.燎 g 7 , 5

78,6 98,8 -5,2 -2,7 17,6 -1,4 55,5 lo2,6 -4, 5 d4 , <

77,4 90,1 -1.5 괴,8 小s,燎 4.5 53,9 lo3,l -2, 9 -피피,J

8 2 3 101,9 6,3 13,1 .0.燎 燎.린 54,o 103,4 0.2 -47,출

8 1 3 102,2 .1.2 0,3 -7.誇 燎.J 53,o 103,2 .1.9 -3?, 7

78,s 97,8 .3.4 -4.3 -15.0 .4.4 5 l.8 103,1 -3,3 -J9,看

88.7 99.3 13.0 1.5 8,0 1,9 5 l,3 102,7 -1.0 - 7 5

6 7 ,o 81,5 .24.5 .17,9 26,0 -14.7 42,8 10 1,4 .16. 를 -54, 7

7il,5 86.8 / 7,2 6,5 7,5 -7.p 42 ,5 lol ,5 -o. 7 -5J,9

84,9 lo6,o 8.2 22,1 -4.3 -o. 7 4 2 2 )o l,7 -o, 7 -5J, o

8o, l 9 7 2 -5, 7 -8,3 2,1 4.6 4 l,7 lo ),4 -7.2 -37,5

76,o 9l,l -5. / .6.3 -2,4 -5,7 4 l,5 lo l 2 -o. 5 -3/.2

1)In jcwciligcn Preisen. Ohnc Umsatz-(Mchrwert-) stcucr.

Qucllc: Slatistischea Bundc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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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識諒Hc漆t162 . . .

12 H a n d e l

12.2 Ei nz el ha nd el

MeOzahlen des Umsatzes und der BeschSftigten

U m s a t z 1' BcschtOi)

Llnder und | Bundcs- |Llnder und | Bundcs- |Undcr und |Bundcs- (Llnder und | Bundes- Ll n d er u n d

Zeitraum | Bcrlin-Ost | gebiet | Bcilin-Ost | gebiet | BeHin-Ost | gcbict | Berlin-Ost | 雌諒 Bcilin-Ost

verlndenmg gegendber 7c料띤crung g인ie 인體r.
1991 - 1 0 0 V o n n o n a t / t g 친Kr 1991 - 1 0 0 Vonnonat/ 1Voijthrcs-

Vorquartal zeitraum Vorquarta) | zcitraum
流 z l P m z e n t

loo,o loo,o loo,o

lo3,8 lol ,2 =3-4::: 찰,7

3,8 1,2 l9:? loo,l > < -Jo,릿

96.9 9 4 z 14,0 120,3 98,8

96,s 99,8 -0,4 5,6 /2,8 102,9 9 9 3 -/(4

99.7 95,5 3,3 -4, 3 S.l 92,2 10 0 3 -10,4

lo6,9 llo,l 7,2 15,3 3.2 84,5 101,5 -8.3

92.7 95,6 .13,2 .13,2 -1.3 1,2 70,4 99,8 .16,8 -47,5

lol,l 99,1 9,燎 터,7 피,曆 -0,7 70,8 99,7 0,를 -J/,2

lo4,l 95,8 3,燎 -3,4 4,4 0,2 68,8 99,9 -2,8 -25,5

117,3 1143 72,7 19,4 9,8 3.8 6 6 3 100,9 .3,6 -5J,5

96,1 92,6 -18.1 .19,0 3,6 .3.2 65,3 98,8 .1.6 -7.2

97,6 92,4 -/9.2 /7,/ l24J 9)>,4

92,9 86,7 .4,8 -6, 2 /3,2 l2l3 98,8 -2,5

100,2 104.5 7,9 io,5 /2 ,燎 lls,4 館긴 -<,릿

96,7 101,7 -3,5 -2, 7 /5,2 lo9,4 9 9 f -5, 2

97,9 100,0 1.2 -/, 7 5./ Ioo,8 9 9 g -7.9

94,9 97,7 .3,1 -2, //. 4 98,6 99.4 -a, 3

102,6 103,6 8,1 6,0 //,출 93,4 9 9 z -J, 5

100,2 91,5 -2,3 -11,7 燎,曆 92,9 loo.3 -o, 5

96.3 91.5 린,參 蘿,燎 f,< 9 o J lol ,l -5,출

1013 105,8 5,2 15,6 5,4 85,9 l o l z -<, 9

103,4 106,5 2.1 0,7 2,1 85,7 l o l f -o, 2

115,9 118,1 12.1 10.燎 2,3 82,0 l o l s -<,3

93,1 94,1 -19,7 .30,3 -4,6 1,8 7 l 3 99,5 .13,0 -42,<

88,4 91,1 -5.0 .3.2 -4.8 5.1 69,6 99,9 .7,4 -#2,를

96,7 101,7 9,4 11.6 -3,5 -2,7 70,2 100,0 0,9 -J5.2

l o 3 3 103.4 6.8 1.7 6,8 1,7 7 l,o 99,8 /,/ -3j, /

99,l 97,9 -4.1 -5.3 1,2 -2, / 7 l,o 99,8 0.0 -25. G

loo,9 96,1 1,8 -1.8 S,3 -1,를 7o,4 99,4 피,曆 -2s,<

lo7,6 1013 6.6 S.4 4,9 -2,2 69,l 9 9 3 -7,8 -2a,燎

lo l,4 88,8 -5.8 .12,3 1,3 -3,0 69,o loo,o -o, / -25, 7

lo 3 2 97,2 1,9 9,5 7.3 燎,2 68,4 loo,4 -o,릿 -74,J

lo 9 z 107,0 6.0 10.1 8.1 1.1 6 6 s loo,6 -2, i -22, /

108,5 105,9 -0,9 -1.0 4,9 -o, 6 6 6 J loo,9 -/, o -22,5

l34,o 130,1 23.5 22,9 15,를 /o,2 65,9 lol,l -o, J -/9, 6

92,9 86,7 -50,7 .33.4 -0.2 -7.9 67,9 99.o 5,燎 -피,曆

9o,6 85.8 .2,5 .1.0 2.5 .5,8 64,7 98,6 -4, 7

lo4,8 105,3 15.7 22.7 s,4 3.5 63,2 98,9 -2, J _;a.3
lo4.l -/, / o,7 99,o

1)In jewci1igen Prciscn.

Quclle: Statistisches Bundc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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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nergiewirtschaft
13.1 Index der Nettoproduktion der Elektrizitats- und Gasversorgung*)

L&ndcr und ) Bundcs-
Dcutsch- | Ncuc | Frahercs ] Dcutsch- Ncue | Frllhcrcs [ Dcutsch-

lalid [Landcr und ( Bundcs- ( land Lindcr unt) | Bundes- | land
Zcilraum | Bcrlin-Ost | gcbict Bcrlin-Ost | gcblcl Bcrlin-Ost J U gcbict

Verindemng gegcndbcr

Vorquartal/Vormonat Voqahrcszcitraum

- l脚r Prozcnt

lll,8 2.9

l o 3 2 l l4,8 lo4,l 2.7

96.7 l l5,8 lo 3 .6 = 는 = c .6. i 0,9 -(U

lo 2 .6 l24.o ll l3 27. 7 2 .2

122,0 128,5 ll6,6 19,0 3,6 4,7 J .2

93,6 107,7 9 7 3 -23.3 .16.2 .16,5 燎.2

93,2 96,3 8 8 2 -o, 5 -70,15 -9.3 -o, 9

104,1 126,7 ll4,o /;,7 31.5 29,2 1.5 2.1 2,4

lol .6 l32.l ll7,4 -3. 4 4.3 3,0 -16.7 2.8 0,7

87 ,7 lo5,7 94.8 .13.7 -20,0 -/?.J -6.3 -1.출 -2,燎

9 3 ,o 9 9 2 9o,o 6.1 -6,1 -j. 7 .燎.를 린.7 J,麥

lo4,7 l26,o ll 2 3 12,5 26.曆 24.s 0.6 -0.6 .1.5

lo6,o l29,6 ll5,4 1,2 2,9 2,8 4.J -1.9 -1,7

93,6 lo l,8 9 l.6 -;;. 7 -21.5 -20.6 < .7 -3.7 .3.4

92,7 ll6f lo3J .14,7 12,5 9.7 2.o

102,8 l24,3 lll,l /o. 9 6,9 7,7 l.J .

l l 2 2 l3 l,5 ll9,7 9,t 5,8 7,7 2.3

l 3 o 3 l34,6 l223 16.1 2.4 3.2 -/, <

ll 6 3 l28,l ll6,l -小燎,7 -피,曆 -J, / /o. o

l l9,5 l22,聾 ll l,4 2,8 -4,1 -<. o 2.2

9 3 ,4 ll2,5 lol ,4 -2 ;,린 -8, 5 -9. o 3 ,4

97,8 lo9,4 99,o 4.7 .2.o -2. 4 8.9

89.7 l o l 2 91,6 -S.3 -7.5 .7.5 6 .5

9o,9 9 5 z 87,3 1,3 -J. 5 -4. 7 -o. 3 7,7 /,燎

fl9.5 9 2 3 84 ,7 -1.5 -3.1 -J. o -i. 5 -2.2 -1.7

99, l lo l,4 92,8 10.7 9.9 9,6 -s. 8 -1.9 -1,4

9 5 3 l2o,o lo7,o -3.8 18,3 15.3 2 .燎 3.2 3,7

lo2,6 l27,5 ll 4 2 7,7 6.3 린,7 -0.2 2,6 2.8

ll4,4 l32,6 l2o,8 ;/.5 피o 5.를 를.燎 燎.a o,9

lo9,8 l39,5 l243 .4.0 5.2 2,9 -15.7 J ,< 7,燎

98.l l27,l l l2,9 .10,7 -8,9 -9,2 -15,6 -o.를 -2.曆

9 6 ,il l29.7 l I5.o -1.3 2,0 1,9 -1S,燎 5,5 3,2

9 2 ,5 lls,5 lo2,9 -4,4 -10.9 -10.5 -/,o 2,7 1.5

il7,4 lo3.9 9 3 .4 -5.5 .10,0 .9,2 -10,6 -5.0 -5,7

83,l 97,8 88,o -4.9 .5.9 .5.8 -7.4 -3,4 -3,9

89, l 98,5 8s,9 7,2 0.7 7,0 -?. o J .피 /,曆

9 3 J 94 ,7 86,4 피.6 .3,9 .2.를 4.1 2.6 2.0

% , 7 !o4,8 94,6 3,8 10,7 y.S -2,4 3,4 1,9

lol ,4 l23,5 l l o 3 4.9 17.8 /6.6 6 .4 2.9 3,1

lo5,4 )25.8 lll,9 3.9 1.9 1.5 2,7 -/.J -2,o

lo 7 2 l28,7 ll4.7 1.7 2.3 2,5 -6,3 -2, 9 -5. o

ll3,6 l33.l l l8,9 6,0 3.4 3,7 3.5 -4. 6 -4. J

lo3.6 l25.8 l l2.o -8.8 .5.5 -5.8 5.6 -1.0 -o. s

loo,8 l29.8 l l5,3 -2.7 3.2 2.9 4.1 0,1 0,3

86,8 109.5 97,8 -13,9 .15,6 .15.2 .6.2 -5.2 .5,0

97,9 99,1 S9.-1 !2.8 .9.5 -S.7 12.0 -4.6 -4,4

96,0 96.9 87.8 -1.9 -2.2 -1.7 15.5 -0.9 .0,2

i)Fachliche Untcrnchnieiisteile, arbeitstdgl ch bercinigt, -Bctriebc von Untcrnehmen mit 20 Bcschanigten u n d mchr.

Quellc: Stalistischcs Bundc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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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nergiewirtschaft

13.2 Beschaftigte in der Elektrizitats- und Gasversorgung *)

FlDhcres ) Deutsch- | Ncue | FrUhcres 1 Dcutsch- Neue 1 FrOhcics | Dcutsch-
L S n d e r u n d B u n d c s - land |Linder und | Bundes- | land binder und | Bundcs- | land

Zeitraum | Bcrlin-Ost Bcrlin-Ost | gcbict Bcrlin-Ost | gcbiet
v削친汎dening gege雨鐘bcr

1 0 0 0 P c r s o n e n vorquarttl/Vormonat Voqahrcszcitraum

Prozent

l9 9l l.Vj.D 2 3 9 3 l o o.; o,9

2.Vj. D 2 3 9 3 o 7 -2, 7 -0. 1 -o, 7 o,7

3.Vj. D 2 4 o 3 o 5 -5,4 0,7 -o, 7 /,6

4,Vj. D 2 4 o 3 o 2 -5.4 .0.1 -/,2 /.5

l 9 9 2 l . v . D -/, 6 -/7.8 -o, / -4, 7

2.Vj. D

2 3 9

2 3 9 -o, 7 -/8, J -o,燎 -4, /

2 4 o -o, 4 -/s, 2 -o, / -3, 9

2 4 o 1.2 -0.2 0,0 -/2, 5 -o, 2 -2, 7

2 3 9 -6. 1 .0. 4 -1.4 .13.0 燎.0 -2.5

2 4 o -4.0 0,3 -0,4 .13,4 0,4 -2,2

2 3 9 燎,7 /,/

9
2 3 9 311 5.7

l 9 9 3

3.Vj. D

0.1 1,3

2 . v . D

4.Vj. D

l . v . D

1 9 9 1 J a n

燎,s

2 3 9 3 l o -1,7 0,1

2 9 7

2 9 5

2 9 3

2 9 3

2 8 9

2 8 8

-5.6 -0,6

-3, 5 -0,0

-5, 1 0,7

3 o 7

-o, 3 o,8

漂
-o, 7 /,o

2 3 8 -o, 2 7,o

2 3 9 -o, 5 o,8

Jul 2 3 9 -o, 7 o,曆

A u g

J u n

3 o 8

3 o 7

3 o 7

3 糾

2 4 l 0,5 0,5

2 3 9 -2, 3 -o, 2

-o, 7 -o, /

-1,9 0,1

-4,1 0,3

3 0 6 0,6 燎,5

scp 2 4 l 3 o 6 -o, 8 o,o -o, 2 o.5

o 撚 2 4 l 3 o 3 -5, 5 -o, / -o, s o,6

r
2 4 o 3 o 2 -/, 4 -o. 2 -o, 4 o,5

2 4 o 3 o o -2, 9 -o, / -o, 7 o,6

1 9 9 2 J a n 23st 2 9 7 -2, 5 -o. 6 -7, o -/4,5 -o, 2 -J, 3

9
2 3 9 2 9 6 -7,5 0.1 .0,2 -2o,5 -o, / -g, 8

2 3 9 29 7 0,6 燎,2 o,3 -78,5 0,0 -4,2

Apr 2 3 9 2 9 4 -4,0 -0,2 -0,9 -J9,p 母,燎 -주,피

M a i 2 3 9 295 1.9 -0, 1 0,3 -7 7.7 0,0 -4.0

J u n 2 3 9 2 9 4 -2,燎 o,燎 -o. 4 -/ 7.9 -o, / -피,o

Jul 2 3 9 2 9 o -8,9 0.3 -/, 4 -22, o -o, / -피,曆

A u g 2 4 o 2 9 s 7.2 0.4 1,6 -J<,를 -o, 2 -5, s

scp 2 4 l 2 9 6 0.3 0,4 0.4 .15,9 0,2 -3, 2

o 流 2 4 o 2 9 4 -o, s -o, 4 -o, 4 -;3, 7 -o, / -2, 9

@
2 4 o 2 9 4 -o, 3 -o. 5 -o, 5 -;2.s -o. 2 -2, 7

2 3 9 2 9 2 -o, 6 -o,3 -o, 4 -/o,8 -o, 3 -2, 4

199 3 Jan 2 3 9 2 8 9 -J, 4 -o, 2 -/, 2 -;J, 5 0,0 -2.6

및
2 3 9 2 8 9 -0, 4 0,1 -o, o -y2, 6 0,1 -2,4

2 3 9 2 9 0 0,3 0,2 0,2 -/2,s -o, o -2, 5

Apr 2 3 9 2 8 7 .3,7 -0,2 -0,8 -/2. 5 -o. o -2, 4

M a i 2 4 o 2 8 9 -0.5 0,7 0,5 -/4. 6 o,7 -2, 2

J u n 2 4 o 2 8 8 -o. 2 -0.2 .0.2 -/J. o o .J -2,燎

*)Betriebe von Untemehmen mit 20 Beschaftigtcn und mehr.

Quclle: Statistischcs Bundc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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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nergiewirtschaft

13.3 Energieverbrauch in den neuen Landern und Berlin-Ost

Encrgicverbrauch

EnergictrSRcr

Insgcsamt Einwohncr 3)
fteinkohlcn 1)(Braunkohlcn |Mincralol | Naturgas | Strom 2) |Kcmenergic F c m w l r m c

in Qigajoulc

PrimSrenergieverbrauch

in Pctajoulc

l 9 9 o

1
3 3 0 0 1 4 4 2 2 6 o 5 2 8 2 8 l 2 3 6 4 2 o 5

l 9 9 l 2 4 7 0 10 1 l s 3 9 6 o 7 2 4 6 -23 0 l s 5

1992 4) 2 l 8 7 9 1 1 1 8 7 6 6 9 2 5 5 -15 0 > < l 3 9

Insgcsamt - 100

l 9 9 o / o o 4,4 6s,5 /<,燎 燎,5 o,7

l 9 9 l / o o 4 ,/ 를를,J 24,6 9,9 -0,9
/.!

1992 4 )1 / o o ( / 54. 3 5o,曆 //,7 -o, 7 > ~ <
Endcnergievtrbmuch

in Pctajoule

l 9 9 o 2 0 1 0 1 0 0 3 5 5 1 9 7 1 2 5

l 9 9 l 6 2 4 5 1 4 1 4 l 8 2 9 2

1992 4)1
8 7 6 2 l 5 2 6 7

l 4 6 6 1 7 0 1 8 7

l 3 l 7 5 0 3 0 8 4 6 3 161 17 4 > < l6l 8 4

Insgcsamt - 100

l 9 9 o

1
/ o o 5.0 43,5 /7. 7 ;o, 7 /3,J 9,출

l9 9 l 小燎燎 4 ,2 小琉를 25,2 //,< /2.曆 /2,4

1992 4 ) 100 3.8 2J,4 J5, 2 /2, 2 /j,2 > < /2,2 > <
1)EinschlicClich sonstigcr nicht gcnanntcr BrcnnstofTc.

2)Bcim Pnmtrenergicverbrauch: Wasserknft und AuCenhandelssaldo Sti-om.
3)Bczogcn aufdic mittlcrc BevOlkcning. 1992: Stand 30.6.

4)VorUuGge Angabcn.

Qucllc: Bundcsminislcnum fOr Wirtschaft; Angabcn von A G Encrgiebilanzen, DIW Bcrlin, Institut ftlr Encrgetik Lcipzig

. 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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壽trukturdaten der landwirtschatllichen Belricbe det Beitrltlsgebi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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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wickl릿를繫 der Ertrogsloge in d o n Gcno s3e" achn ftcn u n d Stnotsb출출rieben tler Londwirtschnft

dcr c h e m o l l g c n D D R

1 9 8 6 1 9 8 7 1 9 8 t l 1 9 8 9

A n t e i l ;in d o n
1

Glie der ung r/Iill. M a r k 1 E r l u s e n 1

insn'is.-init in % |

1
Etlose inso csam t (Brultoprodukt) 7 8 4 9 4 7 으 4 2 7 7 7 5 8 2 7 9 8 o 5 7o o . o

|davon aus Pllanzenproduktion 2 4 4 8 2 2 4 1 6 3 2 3 o 2 3 2 3 9 2 8 3o. o

Tierproduklion 4 3 1 5 2 4 2 6 4 3 4 2 9 7 6 4 3 9 5 7 55, o

sonstiger Produktion ') 1 o 8 6 o 1 1 6 2 1 1 1 5 8 3 1 1 9 2 o 75 ,o

Selbstkosten g e s a m t 6 4 1 6 2 6 4 9 2 4 6 6 5 2 9 6 8 1 8 8 85, 4

|davon Abschreibungen u n d

W e r t m i n d e r u n g e n 3 3 2 5 3 3 o 8 3 4 5 6 3 7 o 1 4 ,&

V e r b r a u c h v o n Mate ria l 4 3 4 9 2 4 3 7 6 6 4 4 6 2 4 4 5 4 o 3 5 6 ,

Verbrauch produktiver

Leistungen 5 1 2 6 5 3 7 3 를 2 6 o 5 2 2 7 6 ,5

p e rs諒친liche Eink臺를f te 9 6 3 1 9 9 6 6 1 o 2 3 9 1 1 o 6 o ?3 ,s

sonstige Koste n 2 5 8 8 2 5 1 1 2 9 5 o 2 7 9 7 3 ,5

Ergebnis 1 4 3 3 2 1 3 5 o 3 1 1 o 5 3 1 1 6 1 7 r4, 6

Sonstige Unterstutzunaen fur Mit-

Iglieder ')abzuglich G e w i n n a n t e i l e

3 2 1 4 4 4 5 1 6 7 2 3 /.o

Bruttogewinn 1 4 o 1 1 1 3 o 5 9 1 o 5 3 7 1 o 8 9 4 73 ,6

2 l 쓰 9 4 L 를 으브 5호 4으 @ L 으 5 8 3 5 5 4 1 o 4 1 2 9 4 3 o o 5 .4

를5및찬4으 8 1 7 6 7 6 4 9 6 4 o 8 6 5 9 4 8 . 2 .

') Berechnet auf der Grundlaoe der Jahresabschluflberichte feischlietllich kooperative Einrichtunaen un d ACZb.

71 Ertose a u s Handels-.V출流출hrt-. bauwirtschaftlichen u.a. Leisiun擊cn.

*) Z.B. Unterst출t료u를聾 dcr 駐출triebe bei der Bewirischaft만를聾 린er pers 간..ch를暇 利출c를출간 인간d Ha릿swirtscha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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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bcrblick i撚출r die Scliwcr削et리浴피asdii嗚 괴er 加iid小친scl晴制iclien N라量判는
clicii in d c n ostdciitsclien Lai id er n

L;in(.1 Idw. Nu l z - d a v o n scliwernietallbel. polentiell scliwer- Landeranleil an der

O a c h e untersuchte Flache ller inetallhel. Flache polentiell belasle-
Flaclie unlersuclilen der Itlw. Nutzflache ten Flache iin ge-

Flache sa mt en Deilritls-

gehiet

li;i lia % h a % h a 誰 誰

Mecklenlniry-

V"r|)0iiiiiicrn 1 6 7 6 7 2 3 156 8 6 6 9 701 0 7 087 0.4 4,8

B niiitlunhu r淸 1 3 2 4 0 6 6 9 9 4 2 4 8 7 2 5 l 9 410 0,7 6,3

Saclisen 1 0 6 8 6 4 9 101 143 9 7 o 9 8 7 72 862 6,8 49,o

S:ii-'1lst'"-Aii1i;i1t 1 2 9 1 6 6 8 1 2 2 0 2 0 9 2 2 2 7 2 2 3 51 0 1,8 l5,8

Tliuiinge" 8 1 3 7 8 8 7 7 161 9 3 2 o 2 4 35 826 4,4 24, l

Gcsaiiit 6 1 7 4 8 9 4 5 5 6 6 1 4 9 13 9 5 3 3 148 695 2,4 loo,o

(차iicllc: D.ileiispeidier Sc1iWt;ri"e1a11uii1ersuc1lu"g Inslilul f'iir Pnanzenemaliruni; lind Okotuxikologie de r A d L -

Il'또출 Jcna)

. s7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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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lcil wind- nnd wasscrerosionsgcfalirdctcr Acl(ci'n;'ic1ic" (in % dcr I-I')

L a n d Erosionsgefahrdung durch:

W a s s e r wiiid

Mecklenburg-Vorpommern 24 ,7 4o,3

Brandenbiirg 8,4 56,7

Sa c hs e n 46,6 37,8

Sachs en-A nhalt 23,8 49,4

Tlniringen 52,7 l5,3

G e s a m t 28,2 42t2

(Qiielle: MiltelmaRstahige Standortkartiening - M M K )

T . ~ l 7 . . #. tL.. ' . .

N u m m e r 1 6 0 ' . ' :

.. .. '

Betriebsstruktur i" d e n n e u e n Liiildeni - Aug us t 1 9 9 2

Mit Anpassungshilf en gef drdorte Betriu加c

B e t r i c b e F l n c h e D u r c h s c h " .

R e c h t s f o r m BrtricbsproBe

z a h l % 1 0 0 0 h a L F 찰T h a L F

N.iturliche P e r s o n e " 1 9 o 7 3 1 4 9 0 . 8

|davon Einzelunternehmcn 1 7 8 2 o 9 6 o , 5

d a v o n L a n d w i r t s c h a f t 1 4 1 3 8 9 4 o . 2

darunter Ha u pt e rw e r b 5 9 5 8 7 9 9 , o

d a v o n G a r t e n b a u 2 5 6 1

d a v o n Sonstige 1 1 2 1

|davon Personengesellschaften 1 2 5 3 5 3 o , 3 4 2 3 . 2

IJuristische Personen 3 o 4 1 3 7 5 5 , 8 1 2 3 5 . 0

|davon eingetr. G e n o s s e n s c h a f t e n 1 4 3 3 2 1 8 0 , 6 1 5 2 1 , 7

G m b H 1 1 8 3 1 0 8 1 , 5 9 1 4.2

A n d e r e Korpers chafte n 6 3 9 , 6

G m b H & C o . K G 1,3 | 399,7 1 4 3 7 , 6

[Insgesamt 2 2 1 1 4 10 0 , 0 5 2 4 6 . 5 10 0 , 0 2 3 7 , 3

. 8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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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ihn6r t6t
... : .. . ..

Struktur- u n d Ertolgskennzahlen landwirtschaftlicher U"terne1nne" nacli Rcchtsformcn

in d e n n e u e n L a n d e m

- 1 9 9 1 / 9 2 -

R e c h t s f o r m

Gliederun聲 Einheit Einzel- P e r s o n e n - J u n a t i s c h a

u n t e r n e h m e n gesellschaft P e r s o n

(V o l l er w e r b)

|Zah1 der Betriebe

BetriebsgroBe 1 0 0 0 D M S t B E 1 8 7 8

|Bevieb출or출&e .ha LF 1 1 4 ') 3 2 8 ') 1 7 5 4

lArbeitskrafte lAK/Betrieb 6 9 .출1

.識rbeitskraftebesatz lAK/IOO ha LF 1 . 5 8 ') 1,49 ')

|Viehbesatz |VE/100 ha LF 25, 4U ) 2 4 . 3 "1

|Bi1anzvermogen D M / h a L F 5 9 5 0 ') 4 7 3 9 ') 5 4 9 9

I&aenkapital D M / h a L F 3 8 5 2 ') 2 3 1 8 ') 2 4 6 o

[Fremdkapital D M / h a L F 2 0 6 1 ') 2 3 4 2 ') 2 o 6 9

|Eigenkapitalquote
|Eigenkapitalveranderung D M / h a L F

|Bruttoinvestitionen D M / h a L F 1 6 0 7 ') 1 6 1 9 ')

|Unternehmensertrag D M / h a L F 2 2 2 3 ') 2 5 1 9 ') 3 2 4 4

|Unternehmensaufwand O M / h a L F 1 6 5 9 ') 1 9 7 3 ') 3 4 2 7 ')

|Betriebseinkommen D M / B e t r i e b 9 6 3 7 7 3 3 0 0 1 8 1 7 8 5 7 0 7

IBetriebseinkommen O M / h a L F 8 4 4 ') 1 0 0 5 ') 1 o 1 8

IBetriebseinkommen D M / A K 5 3 4 9 4 6 7 5 2 6 2 5 5 4 4

G e w i n n D M / h a L F 5 6 4 ') 5 4 6 ') - 1 8 4

|Gewinn plus Fremdl출hne D M / U n t e r n e h m e n 7 2 3 3 7 2 6 8 4 1 1 1 5 8 0 4 8 1

|Gewinn plus F r e m d l o h n e D M / h a L F 6 3 3 ') 8 1 8 1l

를으/vinn plus F r e m d l 출h n e l O M / A K 4 o 1 5 1 5 4 9 2 o 2 2 6 o 8

|Unternehmensbezogene
Beihilfen D M / U n t e r n e h m e n 4 4 3 8 2 8 3 7 3 3 7 5 3 6 8 4

in Rela tion

z u m G e w i n n

zum Gew.plus Fremdl. |%

*) LF am Ende dcs Wirischaftsjahres.

') Da'unttr 1 0 8 5 O M / h a L F In, L o h n e u " d Gehalter.

Ocr Aussagewert der Ei-gebnisse ist wegen unzureichender Reprasentativitat d e r T e s t b e t r i e b e u n d

erhcblicher SondefCtnfliisse in der Ai.i(bau- und Umstrukturterungsphase noch stark ctngoschrankt.

- s 7 9 -



O r u c k s a c h e 1 2 / 6 8 5 4 Deutscher Bundestag - 12.Wah1periode

腦 u m m e r 1 6 2

Ausgabenschwerpunkte fiir Investitionen im Verkehrsbereich
N출暇출 B인約des l蓮約린출r 출inschli출朧lich Berli列

M r d . D M

2.Hj. 1990

|Deutsche Reichsbahn | 0,7 5,3| 7,0| 7,6|

IBundesfernstraBen 0,1 | 1,9| 3,5]

lOPNV /Kommunaler

[StraBenbau (GVFG) 1,0 | 1,9| 3,2|

IBundeswasserstraBen 0,1 | 0,11 0,1

s u m m e 1,9 | 9,21 13,8|

Finanzierungsquellen:

- Einzelplan 12

- Einzelplan 60 (Gemeinschaftswerk "Aufschwung Ost" 1991/92)
- Nachtragshaushalte 1990

- "Projektfond" 1990

1) nur Bundesautobahnen

Quelle: B M V (Ju1i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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鵬린卿燎諒린 .163 .. . . ..

U b e r s i c h t d e r M a O n a h m e " i m S t r e c k e n n e t z

d e r O e u t s c h e n R e i c h s b a h " ( 1 9 9 0 - 1 9 9 2 )

(?r-.-
Et

7 피sund

Rostocl

t;MBB및

料ombur聾 S c h w e r i n

H o n n o v e r

/小7焉漂

雌 凉 ‥

Leipzigi

c 3 Luclcensxhlusse in Betrieb o d e r B o u

Elektrifizierung 1990 - 199출

票 Strecken mit umfangrcithen Gleiiumbauten
Verlcehrsprojekte Deutsche Einheit

Im Original far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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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chtige Ergebnisse des BundesfemstraBenbaus

N e u e B暇約desl淺라d출r 출inschli출織lich Berlin

트9 ‥
IBundesautobahnen

|(km Richtungsfahrbahn)

|-Deckenemeuerungen
+ Z w i s c h e n a u s b a u 7 5 3 k m

+ 4-streifiger Ausbau 1 3 4 k m

+ 6-streifiger Ausbau 8 3 k m

1- Standstreifenausbau 1 8 3 k m

1-Anbau 2.Fahrbahn 4 9 k m

|-Ausrustung mit Schutzplanken
+ Mittelschutzplanken 1 5 1 4 k m

+ Randschutzplanken 7 6 5 k m

l-Bruckeninstandsetzungen 2 2 8 St.

l- Bruckenneubauten 5 3 st.

IBundesstraBen

|-Deckenerneuerungen 3 7 8 4 k m

1- U m - und Ausbau 1 7 4 k m

1- Neuba u 5 1 k m

|-Bau von Lichtsignalanlagen 6 9 9 St.

l-Ausrustung 剛料Schutzplanken 1 0 2 1 k m

l-Bruckeninstandsetzungen 4 5 2 St.

l- Bruckenneubauten 5 1 st.

Quelle: B M V (Mai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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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m m e r 1 6 6

Entwicklung des Guter- u n d
P e r s o n e n v e r k e h r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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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m m e r 1 6 7

N e暇e B 暇門d es l詠計d e r

Telekom gr출繼ter Einzelinvestor
1992 insgesamt rund 11 Milliarden DM*

darunter Auftragswert fur ostdeutsche Unternehmen

in ... (- 2.192 Mio. D M -U a n ...

Q i 4 o Angaben gerundet
,.../,"'(

|".a.l.v.,p. |'3U
r'.-""" U.? 驪匿 4 7

<.
...÷...-.';.~._.....................!

....7#4.:..,;..... ... ....................

l ☞ \?.:'. .;.:.'i.:.V.(j?i:;:W:;:?:..

<l..3二..|小.K二識..l..를..를..및..會 는W二..三.i三
.

ll.).)l)fl)jlllifl.IE1.... H a n d w e r k

驪麗壓 z및
_ _ _

_ _ l 만 브 는 만 고 ' U . _ Q u e l l e : T e l e k o m

Auftr초료e fiir 2,2 Milliarden D M an ostdeutsche Unternehmen

R u n d 11 Milliarden D M (ii긴d. 린/lehrwertsteuer) investierte die Telekom 1992 in d e n

neuen Bundeslandern und war damit einmal mehr gr출麗ter Einzelin vestor.

Un-i d e n A u s b a u der Konimunikatioiiswege zu forcieren, ver雪ab die Telekom Auftr詠惡e
an Firmen mit Sitz in den neuen Bundeslandern im Gesamtwert v o n fast 2,2 妨린Trden

D M .Davon erhielten allei" Handwerksbetriebe Auftrage 心ber 9 3 3 Mi ll i on e n D M . D a s

Volumen fiir Au를tr諒ge, die Auftragnehnier der Telekom in die neuen Lander we i t e r-

"aben, betrug noch einnial rund 2 Milliarde" D M .

F u r 1 9 9 3 plant die Telekom I"vestitio"en in den ostdeutschen Lander in annahernd
惡leicher Hohe wie 1992. Bis 1997 solle" die Investitionsaiistrengungen im R a h m e n d e s

Gesamtkonzepts ,,Telekom 2000" etwa 60 Milliarden D M erre ich en.

Quelle: Telek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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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m m e r 1 6 9

1 . Brlefverkehr aus den alien in die neuen Lander

1989 74,4 M1111o)ga

199o 275,5 Mllllonen

1991 7B7.3 Mllllonen

2.In den neuen Landern elngelleferte Brlelsendungen

1989 12S1,3 M1111onen

1i9o 讀를 "理淸 1530,9 Mlllioien

1931 1632,7 Mllllonen

3 . Brlefverkehr aus den neuen in die alien Lander

1989 129,6 Mllllonea

199o 277,9 Mllllonen

1991 277,f Mlllloni

4 . Fnchtverkehr aus den alien In die neuen Linder

1989 22.5 M11110M1

1 Bo 38,2 M11110fM

1981i) 92,9 M1111wei

5.In den neuen LSndern elngelleferte Frachtsendungen

1989 51,9 MIIIIomR

199o 43,0 Mlllloien

1991i 74,4 Mllllonea

6 .Frachtverkehr am den neuen in die alien Linder

1989 ai ip.O MinitMi

19M) li 9,0 Mllllnea

1991 Gi 12,1 MIIIIoan

7.in den neuen LSndern elngelleferte Zeltungen (Abo und Elnzalverkauf) 1

1 9 8 9 3840,5 Mlllloien

1 9 9 o Z7S3,1 MIIIIoiei

1991 1132,3 MIIIIoaen*

8.In den neuen LSndem bearbeitele Zeitungsdnicksachen (1BS) elnge(Qhrt)

1991 歷點 266,8 MIIIIoiM

*Einze1verkauf ab April elngistelK

Im Original farbig

- 887 .



D r u c k s a c h e 1 2 / 6 8 5 4 Deutscher Bundestag - 12.Wah1periode

N u m m e r 1 7 0

W

c n L
L c a i '=

Q 3 t/i (D

認 雲語 燕

'臺
즐
료

E

a 認

료
a s

-n료
S 惡
를
a -o

5
.c 雪
t. 淸
c/

. .
惡

惡

= i
드

* s

a ? 崙 選

c 및 .c 還
c a

Q 濫 t o

t =
* # M U
靈 M

Bc 료 초 는雲w
B y 蒙 를'를료
(D 료 료l童l료

S
E

淸
T 3

i t o

7
a

0 )

C

.료
a 3

-0

를 .望ls라

s를 i
c

를
c

.&

.c

. s8 s . 0

S



D e u t s c h e r Bundestag - 12.Wah1pehode DrUCksache 12/6854

N u m m e r 1 7 1 a

_ Q .

-c N

3 'o

를 를

i- 't
等 t

o 'a
郵 트

-廳 p
y 트

으7 的

고 驪 燎 請

를 료

h ☞ k 5

피 린

. 85 9 -



D r u c k s a c h e 12 /6 85 4 Deutscher Bundestag - 12.Wah1pehode

린 u m m e r 1 7 1 b

료 트

T 5 l츠

l 찰

帝 7
.트 硝 崙
tJ .c e .

출
. T l . .理 출

를
를
5
壽

|.
를

tㅂ o 讓

<n c:> a
o > c o 請 1

,c
T - *.,

P
S

료

請 諒

!l
를 要

(/) .s . .諒i.. l面 雲

... .....~ .. .. E
讓

i
惡
드

출

:'.. .....:..; ..는 .

諒

및

..÷..5(....;......:..:.:.5...및.. &

..' .4 .L ;. i L? 4l T= .福호

토ss:U加.
J

. s 9 o .



Deutscher Bundestag - 12.Wah1perioae D r u c k s a c h e 12 / 6 8 54

N u m m e r 1 7 2 a

Grundwasserbelastung durch Schwermetalle und organlsche VerunreiniQungen der D O R (Frtihjahr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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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undwasserbelastung durch Stickstoffverbindungen in der D D R (Fruhjahr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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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m m e r 1 7 7

Voraussichtliche Entwicklung der Zahl der Deponien

Anzahl der Deponien

E n d e 1 9 9 1 n a c h 1 9 9 5
E n d e 1 9 9 0

gerundet geplant

Berlin .................. j 3

Brandenburg f l l l x l l l l l . l l 3 9 9 max. 23 2)

Meck lenb urg -Vor pom mer n l 3 l 4 5 . l o

S a c h s e n
t . l f l . f l t l l f l t f l l 8 o o

S a c h s e n - A n h a l t
. . . . . . . . . l 9 8 9

Thiihngen t t l l f l t l l t t f l l l l 8 2 2 5 - 3 o

S u m m e insgesamt . . . . . . .
7 6 8 7 l 7 5 8 ca. 8 o

') 5 Hausmulldeponien, eine Sonderabfalldeponie

U) maximal 20 Hausmulldeponien, drei Sonderabfalldeponien

N u m m e r 1 7 8 a

. . . . .. . . . . : ...4. 4. .. , 7-...f) .

Deponi'eggs

7 . 7 7 ÷ 7 ÷ 7
':..... ..... .......:..... ...4

..... ...... ....:...:. .:.... .> U : Z U
1 o o %

j小.二. .三.小;.二...二二二.린;..加..#.#.4 .
..... .......... ....... ....:;...... .

7=74 . 7
.....;... ;.... .... ... ..... :..... . I- --.-- :---- -.-h

8 o %

l..l..÷...l.:..÷...............÷......÷.÷....:j
..... ... .......... ......A ..

6 o % D Gasnutnmg
....... : ..l.; .41l. .출 7 리

' i ...&)(-!
T...'l.7l 團 Fackel/Muffe)

4 o % .4i'÷l.4.i...÷)..;..... C3 keine Gasfassung

2 o %

o %

B u n d e s i a n d e r

alte D e u t s c h l a n d

B 暇門d esl議暇d e r

Quelle: U m w e l l b u n d e s a m t

- 9 o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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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N u m n v e r 1 7 8 b

Si c k e r w a s s er

1 o o %

8 o %
口撚夜B撚料템

6 o % E3 Voffluter

Q KBranlage
4 o %

圖Beha諒피 auf D린辭D
2 o %

[U keine Sammhmg

o %

r l e u e alte D e u t s c h l a n d

B 暇간de sl詠計d찰r B니暇린 esl詠暇d惡r Quelle: U m w e l t b u n d e s a m t

.4... .......... J....l. . ---.)' . '-''

....料u流小W 1786
. .. . T...:.ii ...:.. . . '. E . - T .. c

Besta暇d a暇Ha暇s訂心"depo門ie門 im Jahr 1992

ThQnngen

Schleswig-Holstein b U H W U "
S a c h s e n - A n h a l t

S a c h s e n

Saarland E U S 3

Rheinland-Pfats

Nordrhein-Westfalen

Nied ers ach se n

Mecklenburg-Vorpommern

H e s s e n

Brandenburg

Bayern

騷aden-W린流e인ber9

Q 1o 2 o o 4 o 5 0 6 0 7 0

S u m m e der Oeponien: 58 0 davon neue BundesHnder: 30 7
alte Bu n de s la n de r : 2 7 3 Quelle: U n w e l t b u n d e s a m t

. 9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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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m m e r 17蘿린
.

Technische Ausstattung
Depo nien

3 o o

2 5 o I & i M
l.|(2.fl|i75lf.l

國 Neuo BundeslSndar
2 o o

Q Alta Bundeslander w & \
U U f U .s..:.÷.......;......l.:......l

1 5 o
........ ..÷.1.:.........;... ( ..................4...;.÷.....I

Que lle : U m w e l t b u n d e s a m t l..........::...÷............÷...i

1 o o

5 o ..............1:.)............

1 . U U I E.UU;|
........... ..j 1 U . U 1

0

Umladestation Reifenreinigung w a a e L a b o r K o m p a k t o r

린린脚脚er 1를騷e.. ,. . ...

. ' ..... .;' .;.. ....... .... ..7. ..:.

Dep on ie n Voraussichtliche Restlaufzeiten, Stand 1992 (ohne Planungen)
3 5 o

출uelle: 團剛 w e l t b u n d e s a m t

3 o o
.neue Bundeslander

2 5 o

2 o o

1 5 o

1 u o
alte B u n d e s l a n d e r

tl ll llat l.

5 o

l l l l l l t t l t # t l l l l l l
t l l l l 4 l l l l

0

誇 語 漂 請 雲 雷 惡 漂 雪 를 를 를 를 를 誇 誇 語 誇 請 誇
를 를 및 를 認 需 誇 認 認 認 認 需 認 認 需 認 認 認 需 認

. 9o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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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 1 . . . ...

. 鵬린剛誇識를 1 7 8 r . .

Basisabdichtung

1 o o %

l.......÷...............÷.÷...÷.÷.:.÷.....l.....:......÷.j
8 o %

l..÷...:÷.:÷..:....÷.÷.?..:................t.........÷.:....... r s ; N W : a i U y
W U - S f S S W U ...:....l÷..÷.÷.........÷...7......J...l..#.:...........l
\ m W m ! S W t N ( i U : p m i

6 o % ..;...... ..... ... .:.......l..;.;.....: r..;.........:.... j 1 U ? s U W : U 團 keine

):;;:(.;;U4:U S;.1

4 o % .... ....................J ......)...... r.3.÷..........÷. l ls E3 teilweise

2 o % U ' U U y U W S vollstandig

o %

r ) e u e alte D e u t s c h l a n d

B u n d e s l a n d e r B u n d e s l a n d e r

Quel la: U m w e l t b u n d e s a m t

. 9o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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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l .l
. .' . . ..

N u m m e r 1 7 9
.. . .

A約h議暇g z린約情 Textbei諒畵g st崙dteb謁暇 暇約d 請蘿暇를淸ord暇릿約g d출雪 BMB識인

Cberslcht

F短理zhili師 諒 s B順 de s 撚D 出출stadtebaul諒諒r 印 加 諒 蘿ne料理 竝蘿dern

Seit d e m ersten Halbjahr 1990 wurden bzw. werden fiir die Stadtsanierung un d - e m e u e m n g Finanzhilfen in
folgenden P r o g r a m m e n bereitgestellt:

I. Projektfonds D D R

Erstes Halbjahr 1990 768,215 Mio. M d e r D D R

(100 % Bezuschussung des Bundes)

II. Solortprogramm 1990/1991

- An ga b e n in Mio. D M -
Zweites Halbjahr 1990 509,25 0

d a v o n : - s t a d t e b a u l i c h e

M o d e l l v o r h a b e n 83,700
- stadtebaulich e

Stadtsanierung 405,000

- pl출龍린料g를淸rd출피o服ds 20,550

Verpflichtungsennachtigung 1991 530,000

d a v o n : - s t a d t e b a u l i c h e

M o d e l l v o r h a b e n 132,000

- s t a d t e b a u l i c h e

Stadtsanierung 398,000

Sofortprogramm 1990/1991 insgesamt 1 039,250 (100 % Bezuschussung des Bundes)

III. 료t臺dteb詠詠犯che Sanlerungs- u n d Entwlcklungsm童曆雅識hmen

F i n a n z h i l f e n Pr o g ra m m v ol u m en
d e s B u n d e s insgesamt

Beteiligung des Bunde s seit 1991 33'/a %
l 9 9 l 3oo,o 9oo,o

l 9 9 2 3oo,o 9oo,o

l 9 출3 34o,o 1 020,0

l 9 9 4 34o,o 1 020,0

1 280,0 3 840,0

n「. 출t臺識tebaullche Planun營聾lel料帳蘿聲출服

Beteiligung des Bundes seit 1991 33'/3 %
l 9 9 l 5o,o l5o,o

l 9 9 2 c L _ l5o,o

loo,o 3oo,o

v . st호識tebaullch e M o d e l l v o r h a b e n

Beteiligung des Bundes
1 9 9 1 bi s 1 9 9 2 8 0 %

l 9 9 l 104,9 ') 131.125

l 9 9 2 loo,o 125,000

l 9 9 3 6 o % 8o, o 133,333

l 9 9 4 4 5 % 8o,o 177,777

364,9 ') 567,235

') Aus Umschichtungen GAO-Wohnungsbauforderung Erhohung zugunsten Modellvorhaben: 4,9 Mio. D M

- 9o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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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 sl초識tebaullcher D e n k m a l s c h u t z

F i n a n z h i l f e n Prog ran unv olu men
d e s B u n d e s insgesamt

Beteiligung des Bun des
1 9 9 1 bis 1 9 9 2 5 0 %

l 9 9 l 189,6 2) 379, 2

l 9 9 2 l8o,o 36o,o

l 9 9 3 5 o % 8o,o l6o,o

4 o % l2o,o 3oo,o

l 9 9 4 5 o % 8o,o l6o,o

33'/a % @ L 5 r

769,62) 1 659,2

VII. ErschlleBung v o n Wohngeblete n

Beteiligung des Bun des

1 9 9 3 5 0 % 2oo,o 4o o , o

wll. s指dteb識娘犯ch출 Entwlcklungs讓朧蟲nah피출理

zur Entwlcklung v o n Wohngeblete n

Beteiligung des Bun des
1 9 9 3 33'/3 % loo,o 3o o , o

Ix. s指린tebaullche Welterentwlcklung
groBer Neubaugeblete

Beteiligung des Bun des
1 9 9 3 33'/a % _ 쁘 쓰 3oo,o

S u m m e :

- d e r F i n a n z h i l f e n d e s B u n d e s 3 953,75

seit 1990 (Sofoitprogramm 2 . Halb-

jahr 1990 bis 1994)

- d출漆 料d를 출ffentUch출料 Mitte灰 출理g출 -

s c h o b e n e n Investitio nsvolumens seit

1990 (Sofortprogramm 2 . Halbjahr
1990) bis 1994 8 4 0 5 , 6 8 5

') Aus Umschichtungen GAO-Wohnungsbauforderung Erhohung zugunsten Denkmalschutz: 9,6 M i o . D M

- po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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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L . . . l l . L . .- ... . ..

N u m m e r l Q O

Arbeltsmarktdaten in d e n n e u e n B u n d e s l a n d e m i )

Empfanger | Beschaftigte,
TeilnehmerU) von Vormhe - ) die nach

l o s e

K u -
a n F u U - M a B - Beschaftigte

stan ds-/ | b 249h A F G
arbeiter in A B M

n a h m e n 린拒誰출b er- | getordeit
gangsgeld | w e r d e n

J u n i l 9 9 o 1 4 2 1 0 0

Juli l 9 9 o 272 000 | 656 300

O k t o b e r 1 9 9 0 536 800 | 1 703 800 8 4 o o

D e z e m b e r 1 9 9 0 642 200 | 1 794 000 2 o 3 o o

J a n u a r l 9 9 l 757 200 | 1 840 600 3 4 4 o o

April 1991 | 83690 0 | 2 0 1 8 9 0 0 | 21040 0 8 4 9 o o 4 9 9 5 0 0

Juli 1991 | 1 068 600 16 1 0 8 0 0 | 31320 0 2 0 9 9 0 0 5 4 4 0 0 0

O k t o b e r 1991 | 1 048 500 1 199 900 | 382 900 3 4 8 4 0 0 6 2 2 9 0 0

D e z e m b e r 1991 | 1 037 700 10 34 5 00 | 43520 0 3 8 9 9 0 0 6 5 를 9 o o

J a n u a r 1992 | 1 343 400 520 600 | 438 000 3 9 4 1 0 0 7 7 1 6 0 0

April 1992 | 1 196 000 466 300 | 507 300 4 0 4 5 0 0 7 8 0 5 0 0

Juli 1992 | 1 188 200 337 800 | 503 700 3 8 8 7 0 0 8 3 3 7 0 0

O k t o b e r 1992 | 1 097 500 240 000 | 499 200 3 6 9 7 0 0 8 3 7 3 0 0

D e z e m b e r 1992 | 1 100 800 233 400 | 479 600 3 5 4 7 0 0 8 3 4 5 0 0

J a n u a r 1993 | 1 194 400 214 500 | 419 600 3 2 5 5 0 0 8 9 3 0 0 0

Miir z 1993 | 1 140 600 246 000 | 432 000 3 0 1 9 0 0 8 8 9 7 0 0

April 1993 | 1 117 900 231 200 1 432 700 2 7 4 3 0 0 8 7 7 7 0 0 7 6 o o

Juli 1993 | 1 166 500 155 300 | 378 600 1 9 8 3 0 0 8 4 7 6 0 0 2 4 8 o o

') Juni/Juli 1990 Daten der ehem aUge n D D R
2) Bis Dezember 1992 geschatzt

Q만출 lle: B린雅des출理壽출alt 를출r Arb찰it

. 9o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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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m m e r 1 8 1

Stand : Juli 1 9 9 3

Aktive Arbeltsmarktpolitik

P e r s o n e n

- in T a u s e n d -

1993 (So11)')
Forderungsbereich

West | Ost West | Ost West | Ost

Berufliche Weiterbildung

Teilnehmer (JE) D t l l f l t l l l l l t l l t t l l t l l l l f l f l l 386 | 4352) 480 2)| 335 (JD)|392 (JD)

Eintritte (JS) l l l t l t l l t l t l l l l t t l l l f l l f l f l l t l l l 594 | 892 575 | 888

Re ha bi li ta ti o n

(bemfslordemde BildungsmaBnatunen)

Teilnehmer (JE) l l t l t l l t l l f l l l f l l f l f l l l l t l t l f 8 j i2i 23 | 77 (JD) | 15 (JD)

Eintritte (JS) l l t l f l 9 l l l l l l l f l l l l l l l l l l l l l t l l l 11 | 108 | 22

F d A incl. 諒berbnickungsgeld (Bewilligungen) (JS) 237 | 164 262| 217

AUgemeine ArbeitsbeschaffungsmaBnahmen 3)

Arbeit nehme r in A B M (JD) l t f l t ☞ l l l l l l t l f l l l l 83 | 183 78 | 388 60 | 300

Vermittlungen in A B M (JS) l t l l f l l f f l l l l l f l l l l 98 | 422 | 8 1 | 296

Arbeitnehmer n a c h 3 24 9 h A F G (JD) t l f l l l l l t f l

L o h n k o s t e n z u s c h u s s e fiir altere Arbeitnehmer (JE) | 29 29 l 3 33 (JD) | 8 (JD)

Besc氣逃狀gungshilfen fur Langzeitarbeitslose (Bund)

*) Lohnkostenzuschusse (Bewilligungen) . . . . . . . . 25 | 19 | 10 | 14 (JD) | 7 (JD)

")Projektforderung (Bewilligungen) ............| 9

Empfanger von A1tersubergangs-/Vorruhestands-
oeld (JD) .....,....................,........ | - |658 (JE) | - ) 8 l l - l 827

K u r z a r b e i t e r (JD) ............................| 145 | 1616 | 283 | 370 800 ] 250

ArbeitsmarktentlastungswirkungU) ............. | 367 | 1881 | 390 |l 9 7 2 412|rd. 1700

JD = Jahresdurchschn北t 터E = Jahresendbestand; JS = Jahressumme; F d A = Forderung der Arbeitsaufnahme;

') Anna hmen zu den Haushalten 1993 von Bundesanstalt fur Arbeit und Bund (Nachtragshaushaltsentwuite beriicksichtigt) und
eigene Berechnungen.

') Schatzung.

U) EinschlieBIich A B M aus d e m Gemeinschaftswerk .Aufs chwun g Ost " u n d d e m ABM-Stabilisierungsprogramm des Bundes.

*) Venniedene Arbeitslosigkeit durch AB M, FuU, Kurzarbeit und Voiruhestandsregelungen.

. 9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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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m m e r 1 8 2

st출料d: J린li l9聾3

Aktive Arbeitsmarktpolitik

Finanzierung

- i" Millionen D M -

1993 (SoU)i)
Forderungsbereich

w e s t West | Ost West | Ost

Be r u fl i c he Bildung (indiv. und inst.) ...... | 7 648,9 5250,2| 8 190,5112 060,4 | 7 345,1 |l1252,5

Deutsch-SprachforderungU) .............| 1 9 o 3 ,8 7,2 | 1 377,6 | 53,0) 1 385,93) | 75,13)

B e r u f l i c h e R e h a b i l i t a t i o n (indiv. u.inst.) .. | 3 603,3 100,91 4 035,6 | 324,8 | 3 876,5 78 2, 5

Forderung der Arbeitsaufnahme

(incl. Uberbruckungsgeld) .............. | 140,8 52,51 168,61 130,91 184,8 | 215,2

Allgemeine Arbeitsbeschaffungs-
maCnahmenU) ........................ ] 2 538,6 5 515,2 | 2 510,6 |10 783,6] 2253,2 | 9648,8

Prod. Arbeitsforderung Ost nach 5 249 h
A F G . .

f f l f l x l L l x l f l l t l L l t f l l . l f l l t t t 770,0 5)

Loh誰ko인출理z린惡cha弱출 f立r 詠릿ere Arb출간琉출h-

m e r . .
f f f f f f f f f f f f f f t f f f f f f f f # t t # t f f f 0,4 1 603,9 19,8) 805,8

Beschaftigungshilfen fur Langzeitarbeits-
lose (Bund)6)

') Lohnkostenzusch竝sse l t f f l f l t t l t l l l l 403,0U) 335,6 1 55,4 25 o , o

*) Projektforderung f t t t t t l l t t l t l l l f l l l 123,2 1 6,4

P r o g r a m m Weiterbildungseiniichtungen
Ost (Bund) 0) t f l l f t l . l f l f l l l f f f f l . l t l l

Modellprojekte zur Schaffung v o n Dauerar-

beitsplatzen,U) ........................ | l,8 0,9 1 0,2

VRG/Altersteilzeit'") .................. | 285,2
A1tersubergangs-/Voiruhestandsge1d") .. - | 8374,0) - |14 448,5) - 116 800,8

Kurzarbeitergeld (Kug) ................ | 478,8 |10 005,9 | 949,9 | 2 652,5 | 2 775,0 | 1 37 8 , 6

Ausgaben insgesamt ..................117 596,4 |29 503,4 118 449,0140 632,3 119 082,5 (41 257,6

') Die Entwiirfe zu den Nachtragshaushalten 1993 von Bundesanstalt ftir Arbeit und Bund sind benicksichtigt; die Aufschlusselung
nach Alten und Ne u e n Bundeslandern erfolgt in Fallen ohne entsprechendes Datenmatehal unter Plausibilitatsgesichtspunk-
te n .

U) Sprachforderung fiir Spataussiedler, anerkannte Asylberechtigte und Kontingentniichtlinge.
U) EinschlieBlich Bundesmittel; eigene Berechnungen.

() EinschlieBlich Gemeinschaftswerk .Aufschwung Ost" (1991: 2 439,9 Mio. DM ; 1992: 3 000,0 Mio. D M ) und A B M -
Stabilisierungsprogramm des Bundes (1993: 2 000,0 Mio. D M ; West: 240 Mio. D M ; Ost: 1 760 Mio. DM).

5) EinschlieClich Bundesmittel in H o h e v o n 170 Mio, D M .

') Bundesprogramme .Aktion Beschaftigungshilfen fur Langzeitarbeitslose" und .MaCnahmen fur besonders beeintrachtigte
Langzeitarbeitslose u n d weitere schwerstvermittelbare Arbeitslose ".

U Wege n fehlender Aufschlusselung zwischen Ost und West werden die Ausgaben nur West zugerechnet.
8) Bundesprogramm ,,Fbrderung der Einrichtung von Institutionen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in den n e u e n B u n d e s l a n d e m

u n d d e m Ostteil Berlins ".

U) Bundesprogramm ,,F6rderung der Erprobung neuer W e g e in der Arbeitsmarktpolitik".
" ) V R G ausgelaufen am 31 12. 1988, Altersteilzeitgesetz ausgelaufen am 31. Dezember 1992; fur beide weiterhin Zahlungen fu r

Altlorderhilfe.

" ) EinschlieBlich Bundesmittel fiir Vorruhestandsgeld (1991: 5 693,8 Mio. D M ;
1992: 5 118,7 Mio. D M (vorlaufig); 1993: 4 430 Mio. D M (Soll)) und AItersubergangsgeld (1993: 380 Mio. D M (S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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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wicklung de s Sozialbudgets in West- u n d Ostdeutschland, 1990 bis 1992

We sl de ut sc hl an d Ostdeut schlan d

Leislunnen

na c h Instiluiiiinen

Mrd D\1 1\1rd D M % Mrd D M % |Mrd D M |Mrd D M % (Mrd D M %

Renlenversicherung 215.6 | 228.6 6.0 | 246,4 7.8 48,9 43,9

Krankenversicherung 142.1 | 160.2 12.8 | 176.7 10.3 33,7 44,6

L'nfallversicherung 13.6 | 14.3 5.3 | 15.0 4,9 1,6 20,9

Arbcitsfurderung 49.3 | -142 50.7 | 93.2 25.6 1S \ 38.4 55,4 44,3

Kinder./Erziehungsgeld 19,2 | 20,6 7,4 | 24.2 17,1 5,8 lo

Allershilfe f. Landwirle 4,4 | 4,8 8,9 | 5.3 8,8
Versorgungswerke 2,0 | 2.2 7.1 | 2.4 8 o

Beamtenrechtl. System 63.8 | 67.4 5,6 | 69,8 3,6 1,4 8,4

Arbeitgeberleistungen 73.4 ( 78.7 7,2 83.0 5,5 5,9 32,7

Entschadigungen 17.0 1,5 17,1 0.3

Sozialhilfe 36,4 8,0 40,1 103 | 0.1 3.8 -11,9

Jugendhilfe 14,4 5,0 15,1 5.1 5o 5,8

Ausbildungsforderung 0.8 | 1,9 2,0 6,2

Wohngeld 3,9 | 3.9 02 | 4.1 5,8
off. Gesundheitsdienst 2,4 | 2,5 5,4 | 2,7 5,1 醫,6 5,o

F o r d . d . Vennogensbildung | 10,6 [ 11.0 3.5 | 11.1 0,8

Direkte Leistungen (') 661.9 | 734.5 11,0 804.4 9,5 | 26,4 168,2 38,8

pro Kopf der Bevolkerung D M 7 62 l : 10 679 40,1

O h n e West-Ost-Transfers:

Direkte Leistungen (*) 661,9 | 709,3 7,2 | 761,8
pro Kopf der Bev61kerung D M lo 4 7 2 | 11065 5,7 | 11760

+ Indirektc Leistungen 55.7 | 59.1 6.1 | 65,6 11,0 5,7 5 9 3

Sozialbudget insgesamt (*) 717,6 | 793,7 10,6 870,0 9,6 | 26,4 173,9 3 9 3

Pro Kopf der Bevollcerung D M : | 11042 40,7
O h n e West-Ost-Transfers:

Sozialbudget insgesamt (*) 717,6 | 768,4 7,1 | 827,4
pro Kopf der Bevolkening D M 11353 | 11987 5,6 | 12 773

Soziallelstungsquote in v.H .

- alle Leistungen
- nur dircklc Leistungcn 27,1 | 27,9 - 1 29.0

O h n e West-Ost-Transfers:

- alle Leistungen
- nur dirckte Leistungcn 27,0 - | 27.5

o iufig. emeute Rcvision der Datcn crfolgt imSommcr流.t a t 는린%漂豊諾票9流禁e淸를濯認禮및7 를"n

Quelle: B M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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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gebnisse der Rentenbestandsaufnahme z u m 1.Juli 1992 - Westdeutschland -

Geschiecri ir.sge&ami

.-.~ .c? 를 .~ .'1를.. .t 7치~를-

票票7s;;淸諒M를를

t r i277310 6387660 932051 S455809 2699450 843 2688567 200040 53s8

漂r
5 3 5 5 6 5 0 3 m S K 3 7 B X 1 3 S f 0 M S K 2 B 1 5 4 t O C 1 W S 7 1 3 1 2 o ~ ;j:;l

, 4 9 3 9 9 6 0 1 0 3 1 7 1 5 4 1 3 ) 0 3 5 2 9 0 0 9 8 0 4 4 3 ) 5 8 0 4 1 4 4 9 3 W 4 2 0 0 :ssl

漂言 .謠 諒 誰 z t 9 j:ij

漂票를紐피
漂言 !i3224S4 10698972 13U644 9310128 4623462 1448 4291710 f; .語로

漂溜를漆피

漂言 : a를 t 業 1悲i ÷蒸蒸 蒸業

漂言 流業 i誤 流業 ) 謹 !焉

漂를 . 99 :崇.l :燕l燕 ; 憲i 로蒸

漂言 r譯 g流 謠誤 1323.11) 3 2 3 . M

漂雲雲雌피
漂言 9 t a業 :諒 . 謹 誤

誇漂雲細晴

漂言 1熊 t 業 <誤 ÷蒸 蒸 s:i

漂를 T | z譯 4 9 . 焉需 l蒸 aM.7 二 초

漂言
11I S5C 1 17f.1( 112 922 " 9 S 9 XX). M 27060

K출

및言
22 0 0 . 1 7 18 22 .3 4 2 3 4 9 . 7 0

i48 32394 2446.31 *3.tt

漂票票kD9

% 言 lt 7流 H漆 . 崇.業 蒸U 272.M 2*4t.3i
Quelle: B M A , Die Rentenbestande in der gesetzlichen Rentenversicher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tand: 1.Ju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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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NumnrwrUIU,

Ergebnisse der Rentenbestandsaufnahme z u m 1.Juli 1992 - Ostdeutschland -

G.*cf,KcM | ,nsgium(

.-~.i?. 5 .~ .'.c. .를 .lr .l5?j-5s-

7 를 를 " " g

;..:7
1(39119 1393886 1 7 7 6 M 121(200 44SXX1

諒

D c '
1852315 t3412S7 179170 1 1 9 1 U 7 4 9 1 0 M

:9% 3 5 7M - 2 1

i|134 2'H1U 3STSU ZM'U를 Az a s z M 4 : g

2 * ) U 2 200103 M 1 U I M ' I I " ' " 諒

漂票語撚피

317S7M 29S(1M( H37U SSCZM 1를iiz i z MM< 7 g

雲漂雲細리

를言 i諒 z諒 1襲 ÷@ 愁 Mtaj 二 三

漂言 t誤 l悲 E3 ) @ 藍 M1.元 二 三

E 를 % a 를 @ 료 *".r 三 二

漂를 ÷ g를 i誤 :謹 誤 # :3
漂漂票朧피
漂를 )襲 El )態 l @ 戰 341,3) I ITl. U

雲漂語細리

漂言 l蒸 t靈 )靈 ÷t 諒 c

1蒸 :z 1謹 ÷초 業 t 초

票言 i료를 t찰 1蒸.萎 ÷認9 7蒸 초

品z
1075 17 9M.39 1(W,2 *

lil

流9 및 D g
品言 i襲를 z諒 l蒸s t 諒 341 J 3 117 2. 0 M.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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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wefeldioxid-Emissionen (S02) nach Sektoren

k / a
5 5 o o

5 o o o

Gebiet der e h e m . D D R

4 5 o o

4 o o o

3 5 o o

3 o o o Frilheres Bundesgebiet

2 5 o o

2 o o o

l 5 o o

l o o o

5 o o

0

l 9 7 5 l 9 8 o l9 8 5 l 9 9 o

Quelle: Umweltbunde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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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料만剛脚 166 b

Schwefeldioxid-Emissionen (S02) nach Sektoren im Gebiet der ehem. D D R

kt/a
5 5 o o

5 o o o

4 5 o o

4 o o o

3 5 o o

3 o o o

ss. .諾苾澤賜理l 를47
誰.?發%避

2 5 o o

聲理理

2 o o o

l 5 o o

l o o o 로?..!# s帶?.類

5 o o

0

l 9 7 5 l 9 8 o l 9 8 5 l 9 9 o

圖 Kraft- u.Femheizwerke H Industrie

VB Haushalte u.Kleinverbraucher d Verkehr

Quelle: Umweltbunde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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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nUi|)*U|t(|雌.) .

Staub-Enussionen nach Sektoren

k u a
3 o o o

2 5 o o

Gebiet der ehem. D D R

2 o o o

l 5 o o

l o o o
Frtlheres Bundesgebiet

5 o o

0

l 9 7 5 l 9 8 o l 9 8 5 l 9 9 o

Quelle: Umweltbunde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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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ub-Emissionen nach Sektoren im Gebiet dec ehem. D D R

kt/a
3 o o o

2 5 o o

2 o o o

l 5 o o

l o o o

5 o o

0

l 9 7 5 l 9 8 o l 9 8 5 l 9 9 o

Q Knift- ti. F e m l K ' i y w c r k e BH8 Indu.s-trk' GI3 Schuttgutumschlag 1)
驪理Hau.shalte u.Klcitivcrhriiuchcr CZ] V e r k e h r

1)fur 1490 cescha狀t

Quelle: Umweltbundesamt Im Onginal far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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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g -Jahres- '7f .. . '

mittelwerte

. U ~ U \ .U/ .

鐘 K U , N v m料惡.E!

pQmt

iii
;i;

認 B0-( 75

團 7C-( 100
圖 100 .( 12B
圖125 -( 150

料讓麗露讚派 :':- -U 를를飜@讀 圈1B0 -(17S
U U JP 團 >l7B

. ' ' . 1

禮 D , Q

그츠린린 II 3.4 (Brauniger) C.\CBrrii1\SALL.DZU C D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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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料前mer 1 8 6 f

s t a u b
t . : : - U : U ( U U U p53l및通 glUK.-'-U

,.刃麗i J a h r e s m i t t e l -

w e M e

l 9 8 5 l 9 8 6

pgm3
U J U i ?

l三識識..加知k .二二1. z .知.小...를l .加.'.

,L;:,U - 1B"-5 는三....三i囑출.z
:!::i: :i

:-U: Ur'I ;:;;;;;l < 2 5

l(tEE(jl
]li2i?ll 2 5 -( 5 0

r::U::,)?- H 5 0 -( 7 5
U , - - T U

.4 .i7 隱l通출료. 7 5 -( 1 0 0
l 9 8 7 l 9 8 8

E
臺5通tT 驪 1 0 0 -( 1 2 5

,"W::.

m 1 2 5 -( 1 5 0

U 1 5 0 -( 1 7 5

U U U

m > l 7 5

0 1 0 0 2 0 0 k m

l 9 8 9 l 9 9 o

D a t e n : M e B n e t z e d e r
. ( U - U ' ; . U U ( U - U B u n d e s l a n d e r /

! L U U U s
Umweltbundesamtl

f?P?" -Sj 理.|.f !,- .-''-S避.

l 9 9 l l 9 9 2
그로A 蘿3.만燎料unii

Im Ohginal farbig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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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m m e r 1 8 6 g

p r U U i N o 2
를二于二출....燎..二를? .r,.. .... #‥f rN

Jahr esmi ttel -
w e r t e

l 9 8 8 l 9 8 9

pgm3

< 2 o
IUgB-::::,

j|lljl
|를를;l?)
: : I : : y : 2 0 -( 4 0
{;:;i;;;

U U " U ' 4 0 - ( 6 0

6 0 -( 8 0
l 9 9 o l 9 9 l

0 1 0 0 2 0 0 k m

F-.' :.S
V :" ',
L.U '.:.17U M U

iU*&U":"?"U(a

'UUU''VU:':

l 9 9 2

D a t e n : M e B n e t z e d e r B u n d e s l嶽nder u n d d e s U m w e l t b u n d e s a m t e s

f B A II3.4 (Brtuniger) CAC."i.i\c.m.i\nol*U-u C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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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z o N

U 識
U:U*J

w e r t e

? U 1 U

1iU '.'''J

l 9 8 8 l 9 8 9

pgm3
_7I)찬E凉 D)).. .....r ...7E:4f4Totl

llijjl < 2 5

를r:r는ir!
a : L . ) y a / !

i U L - 造 3 1 5 is 2 5 -(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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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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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9 9 o l 9 9 l

1 0 0 -( 1 2 5

0 1 0 0 2 0 0 k m

UllU-li!

l 9 9 2

D a t e n : M e B n e t z e d e r B u n d e s l a n d e r u n d d e s U m w e l t b u n d e s a m t 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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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R O F I L D E R D E P O N I E " A N T O N I E "

(CHEMIE AG, BITTERFELD)

藍要藍린

l 2

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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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2. 9 0 Amtsblan der Europaischen Gemeinschihen Nr. L 3 5 1 / 5 9

R I C H T U N I E D E S R A T E S

v o m 4 . D e u m b e r 1 9 9 0

uber die in Deutschland gelteaden Obergaagsma&iahmen 流r 辰tti mmtc GemtintchafttYor-

雌kifteo uber d e n Umw el ts ch ut z

(90/656/EWG)

D E R R A T D E R E U R O P A B C H E N C E M E I N S C H A F T E N - Die fur die Anpassung e피o피價加호e Zdt hingt itim cii
von der Ausgangssimition in diesem Gtbict und 호린曆l

量燎deren von dcn crfordcrlichcn M* &u hm e a zur Eniclung
gcsnitzt auf dcn Veitrag zur Gruadung dcr Europ竝출e n 출i朧출를 Obfteinstinunung mit den Gcmctnschifoinfordcnin-
鷺inschiftsgemeinschaft, insbesondcrc auf Aitikel 130 1, gen ab. Die Fristen la豫鵬 호識 就麗流 m識t ti 린린

fesdegeo.

auf Vorschlag der Kommusion (1),
D i e io d c n unter 친K誇 雌 識 必 凉 & B a d a 識點識출聾 z u

luch StellungmlmK des 惡amp竝鱗氣en Pailaments (U), treffenden Ma&ulunen etfotdem 組uGg nicht oor Ande-
nmgcn der Prcxlukdon, toadem audl Jie Emditung D e a n

Anlagcn. Voraussctzungen 拓 族朧M.Cn.kmU. 諒피 호朧
nach Stellungnahme da Wirtschafts- und Sozialausschus- geeignete Verwtltungntiuktut und die Sduffung ron Mef-
*" (1), u o d Kontrolloctzen. 린價 친k朧蘿 G n m 린 諒피 撚諒糖鵬 T O O

mdueren Jahicn erfbrdetlidi, um im Bcrdch des Umwclt-
in Erwlgung iuch$tehcn(1cr Grundc: ichutzd cm e 撚이班 00 ZU (CUuCO, 친M 諒淸긴cm Gexneu-

schaftsrecht in Einkltng (teht.

騷x Europiische 鷺b('h?f(w"Uinyhaft hat cine R必 e
v o Q Vorschnftco x6f de o Uaxwdtschutz cusscn.. Angesichti dc* K"'"'"'*tTU~UT Obcr 雌 諒diOTonctihfttn

h d e m 출崙淸 der 識朧피諒繼 Da脚崙繼 脚醴oh雌호識朧

撚k der HersteHunx der dfi.ityU'*" F.inhgit gilt dat Gemeio- Republik und ubcr 린c h 燎출를uim K h 朧識호識천k 린燎

ichaftsrecht autoin&tisch x u c h im Gebiet der cheoulifca dcr Anpuiuogeo oder der Umfxng da AiuiuluDQcgdan-

Deutsdien Demokzuisdiea Rfpublilc. yea dent debiuuv fesucUea* Uoi dct yeitefeo Eatwidchx略
必價er s拓讀tioQ RecfmuQc zu 賞疇驪, 淸 a T讚eh氣識朧
Verfahren nach A m k e l 145 친諒駱 출피*okeostrich des

知 必鵬 c m Gebiet herrscht d n c besondere Situation hinsicht- Veitrtgei vonusrhen -
tick dor Lage der Um w d t, der' es Rechnung zu trtgcn

gilt.

H A T F O L C E N D E R I C H T U N I E E R L A S S E N :
DeuacUind mu齋 출凜bcfOodeic Fnst cuiUCfiiuut wCfdcOf
u2D bestiouDte uxqUcrptn Ccbiet felteDde RecntSTorschnneo

mit dear Gcmeuischitftifecht 10 EinUu惡 iu 拓明撚 A r H k d I

Dic zu diesem Zweck voigesdienen Ausnahmeregehmgen 綠lalitlt rod ObcitlidxinruKr

(ind zu bcfritten u n d lollten d u Funlcdonicren des Ge m c i n -

yUrUp KlAfktes, uubesoaderc 토n諒호撚친 der Wcttbc- (l) 知 린Bmdiuog TOn der 點識必lie 7S/+40/EWG 料

weibsbcxlinguagen, to wenig w k mSglich st6reo. Dic Aut- *owie der 識린띤inie 7 9 / 8 ( 9 / E W G b') k u m D e u t x U u d

naluncrtgdungea gdtcn nicbt fur neue Anjagm. 雌小dM Geb竝 출를識출陳峰淸繼 襲디iBch驪 DeB朧h雌w호朧
Rcpub岐 料ochen, dsS den Qu必讀諒朧른co fur Obcra*.
chenwasser lowie die RefcitmindSrerfihrcn und die HIo-

蘿D u 誇친露린mwch 6 電피호識 d聲必emalitm Deuachen Ggkeit det Probemhmeo U"w( Amlyxea pmi)? diexn Richt-
Demobatuchen Rcpublik afbrden umfangmche Suue- Imipn b u zuoi 31. Dezcoxbcr 1995 "a f h y m U w i m f n ist.
n m g m u & u h m e n , urn Quilitiaoonncn, Graizwene imd

*odert VerpQiditnnp-n zum Schutze dei Umwelt gemlf
den Rechtuktea der GaiKiaichaft einzuhalten. (2) Deutxhland untubititet der Ko o i n m u o n bis z m

31. Dezonber 1992 einen Sinittungtplin, *us dan herror-
gcht, mit wclchcn Ma& uh men 린x 료k辰 der in Abutz 1
geoanot'en Richtlinico ianerhilb dcr angegebaMa rrut Ter-

(') ABl. Nr. L 263 rom 2S. 9. 1990, S. 42, 린호피crt am 2S. wirklicht werdea k6nnen.

Oktobcr 1990 un d im 28. Noronbti 1990.

0 Stellungnihme vom 21. Novemlxr 1990 (noch nicht im Am o-
blitt teiOffcml린t).

(U) SteUungnahme vom 20. Novembcr 1990 (noch nicht im Amts- (() ABl. Nr. L 194 , o m 25. 7 . 1975, S. 3.4.

blatt veroHendicht). (') ABl. Nt. L 271 tom 29. 10. 1979, S.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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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淸池피 2 Artikel 5

Qualitil der Badegew諒xr Uildlcbeode Vogelanen

In Abwcichung von dcr Richtlinie 76 / 1 60 / E W G C ) kann In Abwcichung von dcr Richdinie 79/409/EWG (") kann
Dcuoc린tnd fur das Gtbict der ehem피4;cn Deutschen Dcutsc削*nd fur das Gcbict der ehem리凉en Deutschen

Demokranschen Rrpublik vorsehen, dsS den VeipQichtun- 聾cmokratischen Republik vorsthen, diS 必e Einfuhmng
gen gem린 Tncr Richtlinie bis zum 31. Dezcmbtr 1993 dcr aach dcn Arikeln 3 und 4 jcncr Richtlinic crforderlichcn
n J c h z u k o m m e n isc. SchutimiEnahmcn bis iu m 31. Dezember 1992 crfolgt.

Innerhalb v o n scchs M o n a t c n nich d e m D a t u m der deut-

schen Einigung btnennt Deutschlind dicjcnigen Gcbicte,
린린淸피 긴 dT 데 料 bcsondcren Schu撚Kebh대 料 鱗린諒燎 h린 d친 -

tip.
Ablcitung gefihHichcr Sloffe

(1) [n Abweichung von den Richtlinien 7 6 / 4 6 4 / E W G (2), Bis z u m Wirksamwerden der SchutzmaBnahmen iuch den

82/176/EWG C), 83/513/EWG ((), 84/156/EWG C), Artikeln 3 und 4 der gciunntcn Richdinie ttellt Deutsch-

84/491/EWG ('), 86/280/EWG f ) und 88/347/ Iind sicher, daf von MaU ni hmm der offentlichen Hind

E W G (') ist Deutschland emuchdgt, im Gcbiet det chnna- kcinc ncgativcn Auswirkungen auf das Erh피撚ngspot驛 d피

ligen Deutldien Demokiatischen Rcpublik fur Industriebc- dieser Gtbiete ausgehen.

聲iebe, die d딘피 zum Zcitpunlct der HersteDung der deut-
schcn Einhcit niedergelissai sind, die Bcstimmuagen diescr
Richdinien crst ab 31. Deztmber 199 2 anzuwcnden. Artiket 6

Schutz dei Gnindwisscn gegea Venchmutzun露

(2) Ein besteheoder Bctrieb, der seine Kapazitit iui Ver- (1) In Abwcichung von der Richtlinie 80/68/EWG(")
wendung der Stoffe crheblich crh6ht, ist als neuer Betneb k x m Dcutschland fur das Gebict der 친cmaligen Deutschen
h 流nne voo Anikd 2 Buchstabe g) der Richtlinie 867 Dtmokratischen Rcpublik vorsehen, da& den VerpQichtun-
2 8 0 / E W G an zu x he n .

E c n 惡cm츠露 는ncr Richdinie fur dic z u m Zcitpunlct (Lr

Herstellimg der deuochen Einheit bestchcndcn Einldtun-
惡cn von Stoffen der Listen I oder D bis iu m 31. Deiembcr

(3) D k 抽竝讓e 1 und 2 g간en im Falle dcr R 流 幽 A 1 9 9 5 n a c h i u k o m m e n in.

86/280/EWG nar 粒 stoffc, die in Anhang 廬 Tner
Riditlinie aufgefuhrt sind. (2) Die Bcstandsaufnahmc dcr Gtnchmigungen nach Arti-

kcl 15 dcr Ri긴긴inie 80/68/EWG m u 8 so 信次wic m 를-

lich, in jedem Fall jedoch vor Ablauf der in Attitcl 1
(4) Dic Sondetprogramme nich Anikel 4 det Richtlinie genannten Frist, abgeschlossen scin.
8 4 / 1 5 6 / E W G u n d Aitikcl 5 der Richtlinie 8 6 / 2 8 0 / E W G

mussen spatcstcna bis zu m 31. Dczcmbcr 1992 crstcllt
(3) Deutschland unterbrdtet der Kommission bis 更린m

wc r d e n u n d in Kraft m t c n .
31. Dczembcr 1992 cincn Sanicrungsplan fiir das Gn m d -
w a s s e r gemSE diescm Aitikel, der die (iir die Vethinderung
der Einleitung von StoHcn der Liste Iuod die Besd諒竝린미襲露
dcr Einleitung von Stoffcn der Uste U im SiniM dcr

Arfke l 4 Richtlinie 8 0 / 6 8 / E W G erforderlichen M i & u h m c n ent-

h 린t.
Q識必諒t Yon 誇u必誇胃諒tern

In Abwdchung von der Richtlinic 78 / 6 59 / E W G (') kann
Arliket 7

Deutschknd fur dll Gebiet der ehemiligeo Deutschen

Dcmokratischcn Rcpublik vorschcn, daS den Vcrpflichtun- Qualitit voo Wasscr fur den menschlkben Veibriuch
gen gnni6 jencr Richtlinic bis iu m 31. Dezember 1992
nachzu&onunen ist. In Abweichung yon dei Richtlinie 80 / 7 78 / E W G (") kami

Deutschland fur das Gebiet der ehcmaligen Deutschen
Demokridschen k.-publik vorschcn, diS dm VeipQichtun-
gen gem諒 fner 撚친tlinie bis zum 31. Dcinnbcr 199U
n.ichzukommen isc. Deuischland bemuht sich jcdoch, die-

(') ABl. Nr. L 31 vom 5.2. 1976, S. 1.
(') ABl. Nr. L 119 ,om 18. 5.1976, S.23 .

Sts Ziel bercits zuiti 31. Dezcmbcr 1991 zu crrcichca. Sind

(i) ABI. Nr. L 81 yom 27. 3. 1982, S.29. zu diescm Zeitpunkt die Qualitatsnonnen dcr Richtlinic

(i) ABl. Nr. L 291 .om 24. 10. 1983, S. 1.
(i) ABl. Nr. L 74 vom 17. 3. 1984, S.49 .

流로:Nr. L181tom 4.7.1986, S.16. (") ABI. Nr. L 103 ,cmi 25. 4 . 1979, S. 1.
(') ABI. Nr. L 158 ,om 25. I.1988, s . 3s. (") ABI. Nr. L 20 ) o m 26. 1. 1980, S. 43.

(') ABI. Nr. L 222 vom 14. 8.1978, s . l. b") ABI. N,. L 229 vo m 30. 8. 1980, S.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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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0 / 7 7 8 / E W G ni피誇 erreicht, ubennittelt Deutschland der - def 할crp料必tung rur Obennitdung von 린淸ncn 施rdie
Kommission unverzuglich alle zweckdienlichen Angabcn schrittweise Verbesscrung der Luftqualitat nach Arti-

cinsch]ic(?1ich cines Sameningsplans, aus dcm hcrvorgcht, kel 3 Ab&itz 3 Sati 1 bis z u m 31. Dtie mber 1992

durch welchc M a B n a h m c n bis z u m 31. Dezembcr 1995 na c h z u k o m m e n ist;
출i理출 辭kreinstimmung mit 'den Normcn der Ri출撚nit
gewihrleistct werdcn kann. - der Verpflichtung zur Einhalmng der in der Richclinie

festgesetiten Grentwettc nach Attikel 3 Absatz 3 dhBct
Satz bis zum 1.Juli 1994 nachzukommen ist.

린차淸d 를

Lu6u피泊t a r s識리流腦元x피 uad Schwebesuub

Artiktl 1 1

In Abweichung-von dcr Richtlinie 80 /7 79 /E WG (') kaon
Dcutschland 流r das Gcbict der ehemaligen Dcutschcn Luftvcnmrtinigu린 만rch Industnci친場朧
Dtmokratischen Republik yorschen, diS im Btitich jcner
Richtlinie In Abwcichung von der Richdmie 84/360/EWG b') k u m

Deutschlaod fiir das Gtb加 dcr ehonaligcn Deutschen
- den Verpdichtungen nach Anikel 3 Atnati 1 bis 憲料 m Demokratischen Republik vorsehen, dsS als Zeitpunkt fur

31. Deitmber 1991 luchzukommen ist; dic Dcfinidon von besteheaden Anlagen nach 린諒流린 2

Nu mm er 3 jcncr Richtlinic dei Zdtpimkt der Hcntcljung
- den VeipOichtungtn nach Attiktl 3 Absitz 2,die aub der dcutichcn Einhcit herangezogei) wird.

den 1. Olctobtr 1982 biw. den 1. April 1986 bt&istet
sind, bis z u m 31. Dezember 1991 biw. I l u n

31. D t i c m b c r 1 9 9 5 n a c h z u k o m m e n ist.

Arfihel 1 2

린,諒雌d 를 \,yfUfwUlitS Tr**QT"*ffi 燎諒 출린雌&麟린bx린

Gcfahrcn schwerer Unf피辰 辰 린bw호識施雌 von dcr 點識린m行 露計203/EWG 州 淸

Deutxhlai피 crmi法的f fur dis Gtbitt der ehomligen
(릿 如 抽 # c h u n g von der 粒 料 心 82 /5 01 /E WG (2) Dcuochen De朧諒理崙雌h識 R婦理挑淺 im 識 d識 r 瞭
kann Deutschland fur das Gcbict der chcnuligcn Deutschen 點識撚nic TOizulchcn, diS
Dcmolcradschcn R婦必狀 vonehen, diS dm Verp撚撚un-

eea 避미誠 7 價 點識dinie fur hxlustnetidgkdun, 긴c do燎 - da VcipQichtumE zux EmhJltumc dt% G r a m w 前D

zum Zeitpunkt dcr Heistdlung der dcutichcoEinh凉 濾린료諒 撚e 諒린雌燎fOcoPTfU賞跳h騷 h der Luft n a識 린雅流피 3
geubt wcrden, bis zum 1.Juli 1992 nachzukommen i$t. A b t U z 1 bis turn 31. Dezcmber 1991 na c h z uk o m m cn

i ;

(2) F諒 必c Industr淸諒린小en nach Absati 1 kann
DeuQchlaoJ die Vorlage der erginzcndcn Erklirung bei - die Fristen n a c h Aitikel 3 Atnat z 2 bis 惡린 m

det iu린諒進gen Behlrde nach Anikd 9 Absatz 4 der 31. Dezonba 1991 ausgedchnt werden;
點피린inie 8 2 / 5 0 1 / E W G u n d n a 識 린피淺피 2 A b u t z 2 dcr

Rictidinit 87/216/EWG (') bit zum 1. Juli 1994 구출 r s 출 - - dit Fhtt fiir Jie Obennitdimg von Veibounmgsplinen
hen. n a c h A n i k d 3 A b u t z 2 Un t er a bu t z 2 Sltz 1 am

31. Dezcmber 1992 endet;

Arf ktt 10 - d k Frin nach A n i k d 3 Absatz 2 b u z u m 31. Dezeniber

l歸s vctllngtit wina.
린출識誇 출T Lolt

In Atrwochung von der Riditlinic 82/884/EWG ('') kann
Deutschland 燎7 das Gebict der ehemaligen Deutschen A n i k t l 1 3

Dcmokratischcn Republik voiseho), daS un 諒小출 fncr
Richtlinic 油論鱗竝할린

- dcr Vcrp撚崙tuDB 鵬識 린 ikel 3 Abutz I bis I u n l 1n Abwdchung Ton dcr Riditlinit 87 / 10 1 /E W G 0 kaon
31. Deicmber 1991 nachzukommen i$t; Deutschland fw du Gcbiet der ehenuligen Dcuocbcn

Danokradschen Rcpublik ronchcn, da8 im Bttddi 를斷
- der VeipQichtung iur Untcmchtung der Kommissioo Ri識dinf 피t認a零理朧灰 流u die DeGni泳朧 Ton bdtehcnden

na c h Artikel 3 Absatz 2 bis z u m 31. D c z c m b c r 19 91
Anlagcn nach Artikd 3 der Zdtpuolct der Hentdlung der

na친料koniDien i$t,
deucschea Emhcit hcrangezogcn wird.

0 ABl. Nr. L 229 vom 30. 8. 1980, S.30.
(2) ABl. Nr. L 230 ,om 5.8.1982, S.1. 0 ABl. Nr. L 188 , o m 26. 7. 198.4, S.20.
(1) ABl. Nr. L 85 ,om 28. 3.1987, S.36. 0 ABI. Nr. L 87 ,om 27. 3. 1985, S. 1.
(() ABl. Nr. L 378 ,om 31. 12. 1982, S.15. 0 ABl. Nr. L -12 tom 11. 1. 1987, S.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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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ktS 14 Dcmoklttitdicn Rfpubtik Tonehcn, dtS an Baach 를料
點識撚nie

UmwdtrcndunuQuog (lurch Atbett
- den Veipflichtungcn inch Altikd 14 Abutz 1 bis n l l

31. Dezember 1991 (uchzukommen ist;

In 린小ddiung von der 點旅dinie 87/217/EWG (') k a n n - den Vcipflichtungco nidi Anikcl 14 Abutz 2 bit n B

D e u a d i l a n d 쇼小 ? s Gebiet der ebenuligen Dfucichcn 30. Juni 1993 DJchzulcommen in.

린燎論피 l린

Begreozung der SduditoBemiuionen ton Groffeueningmilagen

(사 紐 린B撚교lung der 撚必dime SS/609/E'WG (.i) k u m Dcatschlmd tar (Sas Gebiet der

識enuligen Dcuochcn Dcmotndichcn Republik vonchcn, d린 4 및d識 t 讚 點識必4

- in Anikd 2 N u m m e m 9 uod 10 aostelle dei Datums 1.Juli 1987 der 1.Juli 1990 gilt;

- fur die Au&tdlung von Programmen m r tdinttwdsen Vcmngciung der Emutiooen u d i
Artikd 3 Abutz 1 amtelle dxs Datunu dei I.Juli 1990 der 1.Juli 1992 gilt.

(2) In Aohang I da Richtlimc 88/609/EWG werden die Angaben fur Deatxhlaad wie folgt
Rciodert:

-0 1 * 1 2 | b | 4 ' 1 * 1 1 1 1 1 *

理린라朧諒體 1W3 | IWt |2001 | 1W) | 1*9* ) 2001 | m l ) IMt | 2 o o l

O - a t x h W f0Q0|3000(')I 20001IS001-40(1)1 -f0 |-70 | (') | - | -

料 朧k 鷺8燎 氣雌ler Rbbnk w&sKm Ton Ffp朧誠Q(1(b JtB l.]uur 諒鱗凉聲識流驪 w d D . '

(기 紐린피朧疇 麗초출亂k辰撚朧K 露計609/EWG we편餓 린D An燎k朧 識출DeuocUind wie (olgt
燎諒雌燎:

JO I 1 | 2 i l 4 i l <

鵬출燎識朧朧飜 tf)S | 1W1 | 11*3 19*1 | t H S | I***

D e a a d i b a d 1090 | 872(() | 654 | -20 | - 4 o

(') Die V e n e ) (Ko r Robnl ..fliii.i n ) Doo識lJ*d (1) (k _ I.J w u r l*雌 凉警識識讚 w b < a '

Artiket 16 kann Dcutschlind *u&r im 諒雌DCoc Anltgen die cifof-
d小燎en MiSnahmcn tttffen, um dcn lictittfendcn Ver-

A M a l k
p脚출tungea im Gcb支 출r Acm긴ten Dcuochtn Dono-
kradsdien Republik bis zu m 31. De u mb e r 1995 nachzu-

(l) 辰 則朧dctiung von Aitiltd 8 der 點出挑nie 75/442/
k o m m e n .

E W G (1) and van Artikel 9 der Richdinie 78/319/EWG (()

(2) Dtutschland unterbreitet der Kommission bis 意娘lli

(') ABl. Nr. L ll vom 28. 3. 1987, S.40. 3 I. Dczember 1991 Siiueningspllne, urn den Anforderun-

(2) ABl. Nr. L 33( venn 7.12. 1988, S.1. gen von Anikcl 6 der Richtlinic 75 /4 42 /E W C und Anikel
b') ABI. Nr. L 194 voni 25. 7.1971, S.39. 12 der Richllinie 7 8 / 3 1 9 / E W G nachzukommen on d die in
f ) ABl. Nr. L 84 vom 31. 3. 1978, S.43. Absatz 1 gcnanntc Frist cinzuhal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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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fikel 17 - fur Anikd 12 gemlS dem Verfihren Mch Atdkd 14
der Richtlinie 85 / 2 03 / E W G;

Untemch抑請蘿
- fur Anikel 14 卽謂d8 dem Verfihren nach AitiLd 12

Deutschland teilt der Kommission unvcrzu小由 dK M긴L der Richtlinie 87/217/EWG;

nihmen mit, die es in Anwendung der Ardkel 1 bif 16

터린(cn hlt. Die Kommission unicrnchtct die andeten - 施r Artikcl 16 gcmiB dem Verfihttn na識 辰린피 l 9

dcr Richtlinie 7 8 / 3 1 9 / E W G .
撚를린Staatcn und das Europaische Parlamcnt.

(4) Fuc die F料c, (ut wclchc d'lf in AbsJti 3 gaunnten
Veifahren nicht gdten, k6pooi dic in Abutz 1 gfninntm
Ma&uh繼飜 融出 Einbcmfung 0襲雌 린d-ho출린線隘ch鵬朧雌

린피談</ l曆 tx-nehend aui Vertretcm dff Mi차린n"teo uod l l a r

dcm Vorsitz der Konunission, nich (olgendem Vcrfihren

(1) E t kaim beschlossen werden, die MiSnalimcn, dix
beschlossen werdcn.

GegeamiKl dicser 淺친라4 sind, bfi offcnlcundigen U 辰
ken inzupuien oder tediaische Anpassungca duia 를 출 m 는

Dcr Vmrctcr der Ko m m i a i o o untcrbrdtct d c m Au**diu8

n e h M . dnen Entwurf do. iu trtffeoden MiRnJhmm. Der Au*.

피린 tibt (cine Stdjun夢必me 料諒識朧 E識請피 h略-
lalb 호燎 F淸 必.die der Vonitzcode uno燎 辰議雌泌출
gung dcf Dringliditeit der betrtffcndcn Fr*ge fetttaien

(피 襲K*e Anpusungen mussen der einh초崙린ico Anwco- t*nn .

duog der ganemschafdichea Regelung in dan durd) (海料
Riftitlinir tbgedcctten Berach im Gcbict der chcnullgcn 齋c Stellungnihme w i 心 der 撚피誇辰識 *주切漆d, 撚
DeuOcbca Demokratischen Rcpublik unter 辰讀識4識小 io Aitilccl 148 A b u a 2 de* Vatngei fut die A m u h m e dec
p 린 識r besoodcrcn L-igc in diesem Gtbiet und der rom Rat auf Vondilag der Kotnmitnon zu ffw-ndm
booaderen Schwiengkdtai bci der Durdifiihrung dieter Bdchlusfe vorgaehen ut. Bd der Abgimmnng jm Au*-
Rffduog dienen. 피n 8 기聲諒B 諒 料 暇 麟 諒 Vcructer 諒 腦핀린K*t.

ten gonlf Torgcoannton Aitilcd gtxogiui. Der Vociitn-n-
進 m朧麗雌 鱗 d린 린 Q m m Q 露 d識 t 朧린.

掠 irUIitfTt den Gnmdsltzen Jiftpr Regehmg Rcchnung
traUeo uad in eogem JwUTWMip'ncnhang mit einer dcr h Die Kooinmaon d U & die beibudi雌朧 識雌thmM l

族UfT Ricbtlime vonECsebeDCQ AuitnahnifmtUnTWf* ste- < @ 호露蘿氣 da Stdlaogailiine da Amxliuuei 린讚d를
hen. m m M .

諒' 린M k피理린 tigtprii M a & u h m c D cut der Stellun간
nihme des AimrhnMf* 諒諒 6知 衰 긴er u린 諒

(피 聾k in Abutz 1 genanntcn Ma&iahmen k6nnen RT,11"ngnAmJ- yoi, (o uniqbtdtet die Komau*uon don
b a c U o a c n wcrden: R*t unTCt璉피識 竝en Vondi토 知 諒 tB ne a M dm

Mx&uhmcn. Dcr Rxt cntichfi((ft init qiuli&daUt Mchr-
- far A n i k d l gemiS don Vcrfihrtn nidi Anikd 11 dcr 竝諒.

Rididmie 79/869/EWG;
Hlt der R*t m d s Ablm f daei Fiin m o dni Mooatea T o B

- a rARikd Z genuf dem Verfahren BJdiAnilcelll dcr 諒燎誠un m g *a kanen Bftclihi6 ge&&, 10 wcrdcn 流

亂린피mie 7f/160/EWG; 7 崎"
M J & u h m e n roo dec Konnniitinn ed**-

- IBr A(ti&d 4 gani8ikm Vaba1uia Dad)AitilEd 14(1er
($) 蘿k Anputungcn o*di dcn Abaloea l imd Z k&iixn

點 崙 流 心 7 8 / 6 S 9 / E 零 &
蘿린를 h理피朧脚 雌rh 撚歸歸 點由출Bie togtxlicnen H8dut-
(ritttn fui die vollolo哉를 AnwcDuUBf ocr pctftJicouCii

- fOr Anikd S 夢識謠 dcm Voflhitn ni識 린ni1it117 dci 點識tlitUfi yorggpngMiMM* yppdfB! 출 諒피*긴雌eQ i e .
亂idldinie 7 9 / W 9 / E W G , @ 漆출린편諒 be&utct. Die *uf d聲燎unfUMw jpy

T d o 린 Q 린識識 린撚識纖 만 린 m m 燎 撚lB m nM

- Rlr Aiti&d 7 gem諒 dem v小린ra na出 撚린피 인 출t bis n i m 31. Oezonber 1對槪 1x*di1oaai wtrdoi; 竝 論피

眞ididioie 曆o/778/EWG; 를및및및漂8z료출誌漂
- fw Aitikd 8 gemiB dem Verfxhrea na친 린夜kc114 der

點識撚Men voiBewhen (md, oder *ber, w o 辰초膽 출釋m麥

崙識料nie 80/779/E린G; Frist gextzt ist, auf den 31. Dezembcr 1995.

拒) 라린t B 凉識피輩uon煉麗k토 trw초차 a遍출 in 撚繼謄
- Kir Aitikd ?燎朧채 dctn Verfahreo nach A m k d 16 der 點 崙 d i n w vorgeithtnt HAdutfrist bd der Anwaiduag

撚識池lic 82/501/EWG; cincr 린tiTnahnyTTTUhi"g zu v대h gem, kinn luch dem 氣

- (Or Anilccl 10 gemiS dem Verfahrcn ni小 支idkd 11 및를료j를sr誇漂流및*言
dct 撚識撚nie 82/884/E鷺暖; 31. Deumber 1995 liegen dai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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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Jcdcr M 린린敵料 t*nn 諒 Kommission befatsen, Ge ic hc hc n n i St u s sd u n 4 . D e z a n b e r 1990.

wcnn Schwicngkeiten auftretcn. Die Kommiuion p諒h die
Frage umgchcnd und Icgt ihrc SchluSfolgmingcn, gegebe-
nenfalls zuumme n mit gccigncten MaEnahmen, v< > r .

Im t l a m t n dtl Rates

Anikel 19
廢諒 燎諒린ent

Dicse Riditlinie ist an die Mitgliedstuten gehchtet. C . D E M I C H E U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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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m m e r 1 9 0 b

17.12. f0 Amtshl.iii Jcr EuropJiUchcn Ccmcin'ichahcn Nr. 1. J5 J / 79

R 1 C H T L 1 N 1 E D E S R A T E S

( o m 4 . D c i c m b t r 1 9 9 0

iiber djc in Dcutschlind gellenden ObcrgangsmiBnahmen K k 心 洲 e Cfmeinschafis-

vorschnftcn uber den LImwelucbutz im Zuiammenhang mit dem Buuieamarkt

(9 0 / 6 60 / E W G)

D E R R A T D E R E U R O P A I S C H E N C E M E 1 N S C H A F T E N - Umf-mg dieser Ausnihmercgelungoi nicht dcfmitiv fcstlc-

단n. U m der wciteren EncwickJung 친撚cr Situadoa Rech-
nung tragen zu konnen, ist im EinUang 朧h 린피린긴 l 4 s

Eestiini auf den Vcrnag iur Grundung dcr Europiischen (Inner Odinkenstrich des Vertragcs ein vcrcmfachtes Ver-
Winschahsync'mschih, inslx-sondere luf Anilid lOOa, fshrcn vor zu sc hcn -

luF Vorschlag (Icr Kommission,

H A T F O L C E N D E 料트料丁니리淺 E있 .료努E N :
in Zusammcnarbcit mit dem Europaischcn Parlamcnt ('),

nach Stellungnahmc des Winschafis- und Sozialausschus- Artikel 1

S"(2),
(1) Io Abwcichung von dcr Richdiaie 6 7 / 5 4 8 / E W G des

in Erwagung nachsichcnder Gninde: Rates voni 27. Juni 1967 zur Angleichung dcr Rcchts- un(J
verwaltungsvorschiihca tw die Em撚必mg, Verpidomg
und Kcmucichnung gcfihilichcr ScoEfe (*), zuletzt 5출必料

Die Europaische Wurschaftsgcmcinschaft hat emc R e流e (lurch die Rkhtlinic 9 0 / 5 1 7 / E W G ('), kami die Bundcsrc-
v o n Vorschnftcn turn Schutz dcr U m w c l t ctlasscn. publik Deutschland dic erfbrdcrlichcn M a & u h m e n creffen,

린 m 崙e Eiohaltung der 識거immnngftU jet CeiUIUltea 料識t-

Mil dcr Hemcllung der deutschen E i린u gilt das Gcmein linie im Gcbict dcr chcmaligcc Deutschen Dcmokradschcn
schaftsrecht lutonutisch audi in d c m Gtbiet der c h c m리i- Republik bis iu m 31. Daanbet 1992 zu gcwihildstcn.

gen Dcutschcn Dcmokradschcn Rcpublik.

(2) Dic Bundesrepublik Dcutschland trifft die erforder-
Angesichts der besondcrcn Situation in diesem Gcbict lichen MaSnshmcn, um sichcrzustcUco, di& die mit dcr
crwcist cs sich als notwcndig, Dcutschland cmc bcsondcre 料出 d a c 6 7 / 5 4 8 / E W G oicht ubcrcinstimmeadcn StoHc

Fiist cinzuraumen, um bestinumc in diesem Gcbict geltendc und Zubttcitungcn ni출t 元dcr Gcmdnschaft, nut Ausnah-
RcchtSYOrschrii'tcn mit d c m Gcmeinschlftsrecht in Ein - cne des Gcbiets der ehemaligen Dcutschcn Dcmokradsdien
klang zu bringcn. Rcpublik, in den Vctkchr gebrackt wtrdcn.'Dide MaSoah-

m c n 麗諒就量 凉친m Vcnrag, insbcsondcre mit dcn 識린cB

Dies gilt msbcsondcrc 知 @ 小 出 加 池 撚 z n a b n 恥 oa친 긴mk d 81, in Ein린MIg ttehen und durf朧 m긴諒 z l

Einsrufung, Vcrpadcung und Kennzci친DcE 經?t i 트찰
Kontrollcn odcr Fonn;必詠ten an den Grcnicn zwisdien dea

stoffc gcschaffcnc Gcmcinschaftssystcm sowic 拓r dcn Mitglicdstaatcn fuhrcn.

sch리c諒流料 辰 心 c ter Gu&siger Brennst崙 .

Stotfc, die in dcr in 心린凉 13 dcr Richdinie 67/548/EWG

Die iu diesem Z w 관 m핀流crwdsc vorgcschcncn Aus- 惡를綠출綠ntcn Liste (EINECS) iii識출 를N를朧崎 초Q,.朧a剛기

nahmcregelungcn sind zu bcfristen und solltcn정示T 臺료7 cntsprcchcnd den Bcstinimungen jcncr Rididuaie nodi辰k燎

를 r誇rGcmcinsam言.鷺言Ecs so wcnig wic m 핀 流 wcrdcn. Die Bcdmfungen fur die NocSzicmng von Stof-
bctintrachtigcn. fcn, dic vor dc m 18. Septcmber 1981 tuf dc m Markt dcr

ehemiligen Dtutschen Danoknidsdien Rcpub狀 燎h料流
w a r m uod nicht in dcr EINECS-Uste gemnnt sind, wcrdcn

Aogcsichts d駱誇撚Dmisstandes ubtr die in dcr chcm긴igen
ton (Icr Kommission besdilossai.

Dcutschcn Demokratischcn Rcpublik gcltendcn Rcchtsvor-

schhficn und iibcr dic Lage dcr Umwelt 1i6t sich dcr

Artihel 2

0 ABI. Nr. L 263 t o m 26. 9. 1990, g c i n d m im 25. Olnobtr (1) In Abweichung von Artikcl 2 Absacz 1 der Richclinie
1 9 9 0 u n d 25. N o . c m b c r 1990. 7 S / 7 1 6 / E W G dcs R a t " v o m 24. N o v c m b c r 1 9 7 5 I u r

[U) Stdlungnahmc vom 24. Olctobcr 1990 (noch nichi un Amrs-
blan vcroffcndichi) und Bcschluf! v o m 21. Novcmbcr 1990

(noch nicht i理 支misblan veroffcntlicht).

(U) Stcltungnahmc vom 20. Novcmbcr 1990 (noch nichi im Amts- 0 ABl. Nr. 196 .om 16. 8. 1967, S. 1.
blan vcruffcndichi) (() ABI. Nr. L 287 , o m 19. 10. 1990. S.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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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e信친ung der Rcchrsvorschrihcn dcr M를린suiten die Gtgenstii-d der torlicgcnden Richtlinic tind, im FaDc
uber den Schwefelgehali bestimmter flusslger Brennstof- offenltundigcT Lucken tnicpiucn odcr technischc Anpis-
氣('), gcindcn dur친 die R流t inie 87/219/E鷺디인 誇 sungen daran vorzunehmen.
kann die Bundesrepublitc Dcutschland un Gebiet der ehe-

m 리gcn Dcuuchcn Demokfi(ischcn Rcpublik zugunstcn (2) DiciC Anpassungen musscn cinc Icohirente Anweo-
der zum Zc'tpunlct dcr EinigL ig don niedergdUKnen dung der in Ardkel 1 uod 2 gcnanntcn Ricbtlinic im 출崙m
E cugcr Ausnahmcn von der Verpflichtung zur Einhalning der ehem리를o Deutschen Dtmokradschcn Rcpu撚進
des C r c n z w e n s fui de n &hwefelgehalt von Cas61 lulai- gew찰피cistcn und 린7崙鱗idg der s를7dlen Sinud飜 in
sen. d 心 卿 Gcbict und den besoodeifn S c h小 m ‥ h

Zustnuncnhang mit der Anwcndung jener 點린挑호 Rech-
Eine solche Cesiaming dirf von den deutschen Bchordcn nung tiagen.
nur c린피( wetdcn, wcnn die Einhaltung des Greniwcm 粒小
schwe氣信친라 von 6a諒l fur cincn Herstdler d o e un zu - Sie mussoi dcn Gnmdsitzen der geninaten Ridi撚d대
mutbare Hirte bedeutet. Fur 質ene. die huisi 친出출 des Rechoung tragcn und in cngcm SachzusammenhJOg m i t

Schwefelgehilti den Grcnzwcrt von 0,5 % ubcndircitcn, chcr der in der voHicgcndea Richtlinic vorgeschaxa 린Mr .
darf kcine Gcnchmiguhg eneilt werdcn. Die Gcnchmigun- nahmcregclungcn ttchcn.
gen smd zu befnsten und mC'sscn spicestens am 31. Dczem-
her 19 9 4 ausliuLi).

(3) Die in Absatz 1 gcnanntcn MaUmhmen kAnnai ba
ium 31. Dczembcr 1992 crghftco wcnlen. Sic iin(1 를 前

(2) Die Bundesrepublik DeutschhnJ crgreift die eiforder- auf diewo 惡a零un辰 k 行 設f 拓rd小h 린商淺피 Z genamxe
lichen Mafnxhmen, urn 小流crzusteUcn. d린 雌c 小 der

狀 린 M c ist der mi친料린e Zdtpu識 를w流 dcr 料 출

Riditlmie 7 5 / 7 1 6 / E W G nicht ubcr cins nmme oden Gasole
D e i e m b e r 1994.

nicht in dcr Gcmeinschaft, mil A u s m h m e dcs Gcbica dcr

ehemaligen Dcutschcn Deinokridsckcn Ri-publik, in den
Verkehr gcbracht wcrden. Diot Ma&uJimen musseo mit (4) Jeder Mitglicdsuat kann die Konuninion befuxa,

wenn Schwiengkciteo suhzctca. Die Konumssion phift die
dcm Veniag, insbcsoodcrc mit den 撚피co da 린D如h 8a,

Fragc im Dnnglichkeioveifahren und legt ihre SdiluSfolgc-
h EiolJang stehen und durfen mcht zu Kontrollcn oder
Fomulititen zwischen den Mitgliedauten fuhren.

rungen, Rcgcbenenfalls zusammen cut geeigoecen Ma&uh-
m e n , v o r .

Aniktt 3
Anikel S

Dic Bundesicpublik Deutichlaod t피t der 鷺omid飜bn

"nvcnugl.ch die Ma&iahmen mit, die sic in Anwendung D i c K 識識撚適K M 臘 피7 Mitgtiedstalteo 燎京加디.

를燎朧 린理識피 l 料d 2 터구Ben h차 必e Kommission u n t c r -

richtet die ubngcn Micgliedstuten und dxs Europiischc
Parlamcnt. Geschehen iu Brussd am 4 . Dciember 1990.

Artikel 4 Im Namen.des Rates

畢☞燎諒린諒t
(1) GemiS don Veifahien des Aitikds 21 dec Richtlime
67/5 (8/ EWG kino bochlossen wcrdcn, die MaKnahmcn, G . D E M 1 C H E L B

(i) ABI. Nt. L 307 , o m 27. il. 1375, S . 22.

(i) ABI. Nr. L 9 1 vom 3. 4 1987, S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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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蘿tio約雲broschuren/P暇t피ikationen z u m T h e m e n k r e i s U m w e l t s c h u t z

i料de料 約출린출料 Bundesl崙列피출m

B u n d e s m l n l s t e r l u m fur Um we l ts c hu t z, Na tu rs ch ut z W e l t e r e P u b U k a U o n e n

u n d Ke ak to rs l ch er he l t

- U m w e l t u n i o n

Referat Offentlichkeitsaibeit 36 Umweltscbutzprojekte in d e n n e u e n Bundes-
Kennedyallee 5 l a n d e m

W - 5 3 0 0 B o n n 2
- In f on n at i on s bl a t t

T e l e f o n 0 2 2 8 / 3 0 5 - 0

Eiiis를氣출lt만蘿g priv眞犯淸 Unteme뇨m출理 f<‥ di출 출錯출服t-
Au B en s te l le Berlin liche Abwasserentsorgung - Altemativauswahl
S c h i f f b a u e r d a m m 15 u n d Projektabwicklung -
0 - 1 0 4 0 Berlin

T e l e f o n 0 3 0 / 2 3 1 4 2 - 0

U m w e l t b u n d e s a m t

Bismarckplatz 1
Belhe: .U m w e l t p o U U k "

T e l e f o n 0 3 0 / 2 3 1 4 5 - 5

- Deutsches Umweltrecht auf der Grundlage des

- o諒출理拉출rungshi財출린 fi‥r 린e籠 출kologisch출理 Auf bau

W - 1 0 0 0 Berlin 3 3

Einigungsvertrages

T e l e f o n 0 3 0 / 8 9 0 3 - 0

M a u e r s t r a B e 5 2

0 - 1 0 8 0 Ber li n

in d e n n e u e n L a n d e m :

Wichtige Informationsquellen u n d Starthilfen des
B u n d e s

R e i h e ,Texte"

- 6ko1ogische Sanierung und Entwicklung in d e n

n e u e n L a n d e m 21/90 Okologische Ressourcenplanung Berlin u n d

U m l a n d - Vorstudie - , D M 1 0 , -
- B e s c h l u C d e r 37 . U m w e l t m i n i s t e r k o n f e r e n z a m

21./22. N o v e m b e r 1991 in Leipzig - 29/91 Moglichkeiten zur Sanierung der Abwasser-
verh출狀nisse b출i d출流 konununal출理 狼服d in du -

- Ennittlung u n d Bewertung von COz-Minderungs- striellen Direkteinleitem in die Oberflachenge-
potentialen in den neuen Bundeslandem der Bun- w출惡ser d e r 流출린출理 Bundesl료理der - ind린료tri출璉출

desrepublik Deutschland Direkteinleitungen - (Textband), D M 10,-

3o/91 Moglichkeiten zur Sanierung der Abwasser-
verhaltnisse b e i d e n k o m m u n a l e n u n d in d u -

聾ethe .Okologlscher A u l b a u " sthellen Direkteinleitem in die Oberflachenge-
w a s s e r d e r n e u e n B u n d e s l a n d e r - i n d u s t h e U e

- Privatwirtschaftliche Realisierung der Abwasser- Direkteinleitungen - (Anhang), D M 1 0 , -

entsorgung 3 l/91 Moglichkeiten zur Sanierung der Abwasser-
verhaltnisse bei d e n k o n u n u n a l e n u n d in du -

- Erfahrungsbericht
stiiellen Diiekteinleitem in die Oberflachenge-

- Mustervertrage wiis客章r d출r 理출린출服 Bund출간출蘿der -komm린理출l찰

Abwasser - (Textband), D M 1 0 , -
- Arbeitsforderung U m w e l t Ost

32/91 Moglichk拏린e流 zur s출琉ierung d출r Abw출雪ser-
- U m w e l t u n d V e r k e h r verhaltnisse bei d e n k o m m u n a l e n u n d in d u -

striellen Direkteinleitem in die Oberflachenge-
- Eckw출친출 린출r okologischen Sanierung u n d E蘇t- w출壽출출r d e r 料燎린enBund출피.理린출r - koi미ii린理출l출

wicklung in d e n ne ue n Landern Abwasser - (Anhang), D M 10,-

- Wegweiser zu Starthilfen im Umweltschutz 33/91 Braunkohlebergbau - Problems und Metho-
d e n bei der Gestaltung v o n Folgelandschaften,

- ArbeitsbeschaffungsmaBnahmen fur die Um we l t D M 1 0 , -

- Leifaden zur Abwasserbeseitigung 35/91 Asbesteinsatz in der ehemaligen D D R ,
D M 1 0 -

- Pnvatisierung der k o m m u n a l e n Abwasserentsor-

gu n g - Ja oder Nein? 41/91 Sofortprogramm Bitterfeld, D M 10,-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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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 / 9 l Okologischer Sanierungs- u n d Entwicklungs- P u b l i k a t i o n e n

plan Niederlausitz - Vorstudie, D M 10, -

5 3 / 9 1 D i e U m w e l t s i t u a t i o n in d e r D D R im Urteil v o n
. Okologisches Sanierungsprogramm f u r B e r l i n

(OSP) - Arbeitsplatze durch Umweltschutz -
Besuchern der Leipziger Herbstmesse im Sep-

1. Stufe: Okologisches Sofortprogramm (Kurz-
t e m b e r 1990, D M 1 0 , -

beschreibung)

7/92 Analyse u n d Auswertung des vorhandenen
. p rderfibel Energ心 년琉d Umwelt;

Datenmatehals zur Bewertung der Wasserbe-
in der Reihe: N e u e Energiepolitik fur Berlin,

schaffenheit der Oder , D M 1 0 , -
H e f t 6 . B e r l i n 1 9 9 2

2 6 / 9 2 출kologisches Sanierungs- und Entwicklungs-
- Energiekonzept Berlin,

konzept Leipzig/Bitterfeld/Halle/Merseburg
Entwurf fiir die Offentlichkeitsbeteiligung;

B a n d A 1 : Umwelt'.icreiche, D M 1 0 , -
in der Reihe: N e u e Energiepolitik fur Berlin.

B a n d A 2 : U m w e l t b e r e i c h e , D M 1 0 , -
H e f t 9 , B e r l i n 1 9 9 2

Band B : Okonomie, Umweltrecht, Umset-

zung, Vollzug, D M 10 ,- - Umweltentlastungskonzept Zentrum - Analyse
der Umweltsituation - Immissionsschwerpunkte.

35/92 Immissionsuberwachung in der D D R Vorrangige Handlungsfelder - EntlastungsmaB-
ver호料entlichter Teilbericht zu ,,Festste11ung nahmen . Bd. I: Ergebnisse; in der Reihe: For-
u n d Bewertung von Immissionen - Leitfaden schungsvorhaben im Auftrag der Senatsverwal-
zur Immissionsuberwachung in Deutschland", tung fiir Stadtentwicklung u n d Umweltschutz
D M 1 5 , -

o .D .

37/92 Abfallentsorgung durch Wertstofferfassung - P r o g r a m m zur F출rder린린g okologische料 wi피를chaf-
u n d Wertstoffverwertung mittels Errichtung tens, Berlin o.D.
v o l l wertstoffh詠fen, D M 15 -

39/92 Okologisches Sanierungskonzept fi.r d e n

G r o B r a u m Rostock, D M 1 0 , - M i n i s t e r i u m Kir U m w e l t , N a t u r s c h u t z u n d

R a u m o r d n u n g ( M U N R )
40/92 Leifaden zur Erstellung von Antragsunterlagen

des Landes Brandenburg
u n d zur Durchfuhrung des Zulassungsverfah-
rens bei Abfallentsorgungsunterlagen (von

A l b e r t - E i n s t e i n - S t r a l l e 4 2 U 6
La hm ey er International), 1992, D M 15 ,-

0 - 1 5 6 1 P o t s d a m

T e l e f o n 0 3 3 1 / 3 1 5 - 0

Reihe: UNESCO-Verblndungsstelle fu P u b l i k a l i o n e n

Umwelterziehung 1m Um we lt bu n de sa mt

- Umweltjournale 1 - 5 (jew. ca. 20 Seiten)
- Berufliche Fort- und Weiterbildung im Umwelt-

s c h u t z - Fo r d e r r ic h t l i n ie 1 9 9 1

Das Veranstaltungsangebot in de n ne u e n L a n d e m - J a h r e s k a l e n d e r 1 9 9 2

der B린料desrepublik Deutschland, Ver ffe流간i-

chung: Ende '92, ca. D M 10,- - Faltblatt Schorfheide-Chorin (2. Auflage)

- Faltblatt Naturpark Markische Schweiz

- Faltblatt gepl. Nationalpark Untere O d e r (2. Auf-
W e i t e r e P u b l i k a t i o n e n lage)

- Faltblatt Spreewald
- G r u n d u n g u n d Einsatz ko mm u na l er Gesellschaf-

ten fiir die L출s니料g von Sanier犯料gs- u n d E n t w i c k - - Faltblatt ,,Brandenburger Um we lt en "

lungsaufgaben
- Empfehlung zu D u a l e m Abfallsystem

-1nformationsblatt fur leitende Mitarbeiter in d e n

Kommunalverwaltungen der neuen Bundeslan- Renaturierung v o n FlieBgewas-
d e r - s e r n

- U m w e l t - K i n d e r - G a r t e n

- Smog-Faltblatt
B e r l i n

- Oz o n - F a l t b l a tt

Senatsverwaltung fiir Stadtentwicklung . Broschure ..Wasser in Brandenburg "
u n d U m w e l t s c h u t z v o n Ber lin

L i n d e n s t r a B e 2 0 - 2 5 - Anleitung zur Erstellung vo n Emissionserklarun-

W - 1 0 0 0 B e r l i n 6 1 g e n

T e l e f o n 0 3 0 / 2 5 8 6 0 F o r d e r r i c h인inie 1 9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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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erium fiir Um w el t, Natu r u n d Forst - Faltblatter: U m w e l t in Z a h l e n 1 9 9 0 u n d 1 9 9 2

des Landes Me c k le n b ur g - Vo r p om m e r n S a c h s e n - A n h a l t

I m m i s s i o n s s c h u t z b e r i c h t 1 9 9 0 u n d 1 9 9 1
S c h l o B s t r a B e 6 - 8

0 - 2 7 5 0 S c h w e r i n G e w a s s e r s c h u t z b e r i c h t 1 9 9 1

T e l e f o n 0 3 8 5 / 5 7 19- 0 S t r a h l e n s c h u t z b e r i c h t 1 9 9 2

P u b l l k a t l o n e n

- Broschure: Abfallwirtschaftskonzept des Landes
- (Jmweltbericht des Landes Mecklenburg-Vorpom-

Broschiire: Umweltverwalt狀피gssystem

- B r o s c h竝re: F o r d e r m i t t e l

m e r n 1 9 9 1
S a c h s e n - A n h a l t

- Inve stit ione n in d i e Z u k u n f t

c UmweltschutzmaBnahmen inMecklenburg-
- Broschure: B o d e n (Handlungsen린피ehlungen fur

d e n U m g a n g mit kontaminierten Boden)

V o r p o m m e r n - Broschure: Analyse der Larmbelastung un d MaB-

- D i e U m w e l t m i n i s t e r i n stellt sich v o r n a h m e n zur Reduzierung im L a n d Sachsen-
A n h a l t

-- S c h t i t z e d i e Kii ste

- Broschure: Die Venneidung un d Verwertung v o t l

- Biotopkartieranleitung Mecldenburg-Vorpom- Verpackungsabfallen im Land Sachsen-Anhalt
m e rll

Herausgeber: Landesamt fur U m w e l t u n d Natur, - Faltblatt: Informationen zur Smog-Ver ordnung

Meck lenb urg -Vo rpom mer n - Faltblatt: A s b e s t

- Wanderkarte ,,Muritz-Nationa1park" - Faltblatt: Information zu Umweltbelastungen im
Bezug: Informationsstande des Natio理리parks, 호rL Umfeld der Kupferhutte Ilsenburg
licher B u c h h a n d e l , D M 5 , -

- Faltblatt: Die Bes tim mun gen des Abfallgesetzes im
- B u c h ,National- u n d Naturparkfiihrer Mecklen- L a n d S a c h s e n - A n h a l t

burg-Vorpommern", erschienen im Demmler-Ver-

lag unter der ISBN-Nr.: 3-910150-11-X Faltblatt: I n f o r m a t i o n z u m B r e n n w e r t - H e i z k e s s e l

Bezug: Nationalparkverwaltung oder 출간licher Faltblatt: Storchenhof Loburg - Naturschutzein-
B u c h h a n d e l richtung des Ministenums fur U m w e l t u n d Natur-

sch ut z d e s L a n d e s S a c h s e n - A n h a l t

- Faltblatt: I n f o r m a t i o n z u m B a u s t e l l e n l a m i
s a c h s i s c h 출 s St a a t s m lr린긴를rl린m

淸ir Um we l t un d Landesentwlcklung - Faltblatt: Organisation des Ministehums fur U m -
w e l t u n d N a t u r s c h u t z d e s L a n d e s S a c h s e n -

O s t r a - A l l e e 2 3 A n h a l t

0 - 8 0 1 0 D r e s d e n - Faltblatt: Fur ein neues Land: De r Sanierungsver-
T e l e f o n 0 3 5 1 / 4 8 6 2 - 0 b u n d e.V. M a n s l e l d e r L a n d

P u b l i k a t i o n e n
- Faltblatt: Freiwilliges Okologisches Jahr

Faltblatt: Naturpark Du be ne r Heide
- U m w e l t b e h c h t 1 9 9 1

Freistaat S a c h s e n plakat: Naturpark Dromling

- In ve s ti er e n in S a c h s e n s U m w e l t - Inv es tit io nen Plakat: Nationalpark ,,Hochharz"

f u r d i e Z u k u n f t Plakat: Biospharenreservat ,,Mitt1ere Elbe"
Fi理출理zier니料gshilf출理 im Freist祿출t Sachse간 z犯r F前r-

. Plakat: Naturpark Dubene r Heide
derung vo n Umweltschutzinvestitionen

M i n i s t e r i u m fiir U m w e l t
M i n i s t e r i u m fiir U m w e l t u n d N a t u r s c h u t z

d e s L a n d e s S a c h s e n - A n h a l t des Landes Thiiringen

P f a l z e r P l a t z 1
Richar d-Bre slau- StraBe l l a

0-3024 M a g d e b u r g
0 - 5 0 1 0 E r f u r t

T e l e f o n 0 3 9 1 / 5 8 3 6 1 - 4 Teleton 0 3 61/2 3 8 63, 2 39 9 1

P u b l i k a t i o n e n P u b l i k a t i o n e n

- U m w e l t b e r i c h t 1 9 9 0 u n d 1 9 9 1 d e s L a n d e s S a c h - - Umweltberichl Thuringen 1991 (Juni 1992)

s e n - A n h a l t - Kompostfibel (Juli 1992)

- S a c h s e n - A n h a l t - Foiderfibel (September 1992)
Eine Wirtschaftsregion gewinnt neues Profil
Nationales Sonderp rogram m fur de n R a u m Halle/ - Smog-Info (vor Mai 1992)

Bitterfeld/Merseburg - Asbest-Fibeln (vor M a i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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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schutzgebietc

Naturschutzgebiete sind rechtsverbindlich festgesetzte Gebiete, in denen ein besonderer

Schutz v o n Natur u n d Landschaft in ihrer Ganzheit oder in einzelnen Teilen

1. zur Erhaltung von Lebensgemeinschaften oder Biotopen bestinunter wildlebender

Tier- und Pflanzenarten,

2. aus wissenschaftlichen, naturgeschichtlichen oder landeskundigen Grunden oder

3. weg출料 ihrer Seltenheit, beso服d출誇服 Eig출理히t oder hervorragend출理 sc氣崙nheit

erforderlich ist.

Nationalparke

Nationalparks sind rechtsverbindlich festgesetzte einheitlich zu schQtzende Gebiete, die

l. groBraumig und von besonderer.Eigena린smd*

2. im ilberwiegenden Teil ihres Gebietes die Voraussetzungen eines Naturschutz-

gebietes erfilllen,

3. sic뇨 h 7理朧籠 von Mensch출籠 識cht oder wenig beeinflu遇誇理 zustand befind출琉 린理d

4 . vomehmlich der Erhal漆賜 출m鷗 朧6g1ichst 출淸출廳reich출籠 heimisch출籠 Tier- 娘籠識

Pflanzenbestand dienen.

Landschaftsschutzgebiete

Landschaftsschutzgebiete sind rechtsverbindlich festgelegte Gebiete, in denen ein be-
sonderer Sch utz v o n N a t u r u n d Landschaft

l. zur Erhaltung oder Wiederherstellung der Leis撚ngsfahigkeit des Naturhaushaltes

oder der Nutz린理惡s施 igkeit der NaturgQter,

2 . wegen der Vielfalt, Eigenarten oder Sch3nheit des Landschaftsbildes oder

3. wegen ihrer besonderen Bedeutung fur die Erholung

erforderlich ist.

- 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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料aturparke

Narurparke sind einheitlich zu entwickelnde und zu pflegende Gebiete, die

1. groBraumig sind,

2. Qberwiegend Landschafisschutzgebiete oder Naturschutzgebiete sind,

3. sich wegen ihrer landschaftlichen Voraussetzungen filr die Erholung besonders

eignen und

4. nach den Grundsatzen und Zielen der Raumordnung und Landesplanung fur die

Erholung oder den Fremdenverkehr vorgesehen sind.

Europareservate

Das PrSdikat "Europareservat" verleiht in.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i6

Deutsche Sektion des Intemationalen Rates f&r Vogelschutz (DS-IRV). Nach Aner-

kennung der SchutzwQrdigkeit des betreffenden Gebietes durch den Intemadonalen Rat

fOr Vogelschutz macht sie die Verleihung in ihren Berichten bekannt. E s mQssen fQnf

Kriterien erfallt sein:

1. Internationales Interesse,

2. Lebensraum einer beachtlichen Zahl von Wat -und WasservOgeln,

3. mindestens Teilverbot der Jagd und AusschluB anderer Beunruhigungen,

4. Sicherung des Kembereichs als Naturschutzgebiet,

3. Bewachung und wissenschaftliche Betreuung.

Biospharenreservate

Biospharenreservate sind groB理詠chi료e 릿nd repriisentative Ausschnitte bio를eographisch
린출流t料妃r Landschaf駱諒린理출 跳린d e m Lande oder 고理der 識o犯 린라朧r Einschlu雁

limnischer b z w . mariner Okosysteme. Sie stehen iiberwiegend unter unbefrisietem und

ausreichendem gesetzlichen Schutz. E s handelt sich dabei urn Modellgebiete, w o u n t e r

Einbezie뇨린龍g der hier lebenden arbeitenden Menschen Methoden zu Schutz, P理ege 린廳d

Entwicklung erarbeitet und angewandt werden. Biospharenreservate werden von der

U N E S C O anhand weltweit einheitlicher Kriterien anerkannt und sind in einem globalen

Netz gleicher Zweckbestimmung und gleicher Standards miteinander verbunden. Sie

dienen dem stetigen Austausch wissenschaftlicher Erkenntmsse. Abgestuft nach dem
EinfluB menschlicher Tatigkeit gliedem sie sich in eine oder mehrere streng gesch출&te

Schutzzonen (Kemzonen) eine oder mehrere Pflegezonen (Pufferzonen) und eine Ent-

wicklungszone (Ubergangszone), die gegebenenfalls eine Regenerierungszone bein-
halten kann.

. 94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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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m m e r 1 9 9 b

Nationalpark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tand: 31.12.1992

Nationalpark Griindungs- | G e s a m t -

a c h e

I | MedersQchsisches Wattenmeer 2 4 0 . 0 0 0

Nie der sac hse n

II | Hamburgisches W a t t e n m e e r 1 1 . 7 0 0

Hamburg

III | Schleswig-Holsteinisches 2 8 5 . 0 0 0

W a t t e n m e e r

Schleswig-Holstein

Iv | Vorpommersche Boddenlan찰油諒 8 0 . 5 0 0

Mecklenburg-Vorpommem

J a s m u n d 3 . o o o

Mecklenburg-Vorpommem

v l ! 料諒itz-Nationa拒劇출 3 1 . 8 0 0

Mecklenburg-Vorpom m e m

H o c h h a n 5 . 8 6 8

Sac hs en -A nh alt

를産chsisc雌e 5c雌weiz 9 . 2 9 2

S a c h s e n

IX | Bayenscher w a / d 1 3 . 0 4 2

Bayem

Berchtesgaden 2 1 . 0 0 0

Gesamt친를che mit Watte nmeer : 699.902 ha (2,0 % des Bundesgebietes)
Ges amt暇詠che o h n e W a t t e n m e e r : 162.202 ha (0,5 % des Bundesgebietes)

Quelle: B F A N L

. 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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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m m e r 1 9 9 c

Bios pharenreservate der Bundesrepublik Deutsc削and

Stand: 31.12.1992

sOdost-Ragen 360 | 3.750 19.390 | 23.500
seit 7.3.1991 (1,5 %) | (16,0 %) (82,5 % )

Mecklenburg-Vorpommem

Schorfheide-Chorin 3 .522 26.544 95. 82 5 125.891

seit 1 6 . 1 1 . 1 9 9 0 (2.8 % ) | (21,) %) (76,) % )

Brandenburg

Milttere E I b e 6 .l 7 o 3 6 . 2 0 5 4 3 . 0 0 0

24.11.1979, 29.1.1988 erweiterl (1,5 %) | (14,3 % ) (84,2 % )
Sa ch s en -A n ha l t

차v語wa財 9 .8 o o 3 6 . 8 8 0 4 7 . 6 0 0

seit 7.3. 199 1 (1,9 %) | (20,6 %) (77,5 % )
Brandenburg

s A 6 ' 12 . 3 50 3 3 . 6 5 0 86 .6 00 132.60 0

seit 7 . 3 . 1 9 9 1 (9,3 % ) | (25,4 % ) (65,3 % )

Vessertat-Jhannger Watd \ 2 7 6 2 .l89 1 3 . 2 8 5 15.750

2 4 . 1 1 . 1 9 7 9 (1,8 % ) | (13,9 %) (84,3 % )

Thuringen

Bayerischer Wa ld 8 . o 3 o 5 . 7 2 o 1 3 . 3 0 0

seit 1 9 8 3 (58,4 % ) | (41,6 % )
B a y e m

초諒冷n- u. Nationatpark Berchlesgaden 1 7 . 5 0 0 3 . 4 o o 2 5 . 9 0 0 4 6 . 8 0 0

seit 1 6 . 1 1 . 1 9 9 0 (37,4 % ) | (7,3 % ) (55,3 % )

Bayern

Schteswig-Hotsteinisches Wallenmeer | 8 5 . 5 0 0 6 . 4 o o 1 9 3 . 1 0 0 2 8 5 . 0 0 0

seit 1 6 . 1 1 . 1 9 9 0 (30,0 % ) | (2,2 % ) (67,8 % )

Schleswig-Holstein

Ni e d e r s 3 c h s i s c h e s W a l l e n m e e r 128.000 | 110.000 2 . o o o 2 4 0 . 0 0 0

seit N o v e m b e r 1 9 9 2 (53,3 %) ) (45,9 %) (0,8 % )
Niedersachseo

Hambwgisches Wallenmeer 10.500 1 1.200 11.700

seit N o v e m b e r 1 9 9 2 (89,7 % ) | (10,3 %)
Ham bur g

린地envo料 l. 4 o o 4 0 . 0 0 0 138.400 1 7 9 . 8 0 0

seit N o v e m b e r 1 9 9 2 (0,8 % ) | (22,2 % ) (77,0 % )
R h e i n l a n d - P f a l z

Gesamtflache mit Wattenmeer: 1.165.390 ha (3,3 % des Bundesgebietes)

GesamtOSche ohne Wattenmeer: 628.690 ha (1,8 % des Bundesgebietes)

* LawltsnnlUile irr Ba)(rr)(1?;JCCt't), HfMtti (ca, 50,615U",) ""( Tl'nriMtn ('0. 45.I"' ht)

Quelle: MAB-Geschal'tsstelle, B F A N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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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chaftsschutzgebiet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tand 31.12 .1992

L a n d Anzahl fUstge- | FISche (ha) FlSche | Anzahl | FlSche | FUche
setzter L S G % | einstweilig | (ha) | %

sicherge-
stellter

Berlin 40 | 2.362 | 2.7

Bad en -W urt te in - l. 44 3 7 1 4 . 0 5 5

Bayem' 753 | 1.717.400 | 24,3

Brandenburg 87 | 456.300 14 | 268.000 | 9.2

Br en ae n 2 | 9.217

Hamburg 70 | 17.236

Hcssen" ca. 320 | ca. 997.000 ca. 47,2

Meckleobtirg- ca. 8 o ca. 4 0 7 . 9 2 0 ca. 17,1

Voipommcin"

Nie de rsa ch se o l . 4 4 o 9 7 4 . 6 8 0

No r d r h ei n - W e s t- ca. 1. 2 0 0 | ca. 1.500.000 | ca. 44,0

Rheinland-Pfalz 84 | 474.923

Saarland" ca. 2 0 0 ca. 102.685 | ca. 21,5

Sa c h s ea 121 | 431.180 37 | 211.450

Sac hse n- Anh alt 44 | 521.101 13 | 38.208 | 1,9

Schleswig-Hol- 258 | 340.626

Thuringen 64 | 373.116 12 | 188.940 | 11,6

Bundesrepublik ca. 6.20 6 | ca. 9.039.801 | ca. 253 76 | 438.866 | 1,2
De u t s ch l a n d

ilterer D)1enbe;Und,z.T gcschitn
피

incl. Schutzzonen der Niturpirtc

Quelle: B F A N L ; nach Angaben der Land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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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undstruktur des Bildungswesens in der Deutschen Demoknlischen Republik H o c h s c h u l i B i c h l u l

U n l T * i ( 1 t 2 t * n u n d

F a c h a c h u L J b s c h l u A U o c h . c n u l . n

X i n r L C h C u n q e n 출料 출 r * c n * c h u 1 * t 를量를린廳출燎린l e I 夏

A u ) - u n d W w i t w r . l l (2)
A b t t u c

言 |blldunq (1)

고 를
.F출 출粒壽 를漆燎료를출구-

ab*ch1.*|Ab1tuc

F t e h . t b . l t t r t f t C h l u t ( i ) lAblcur

b * t r 1 * b 1 . l n d * r
F a c h * c ' b * 1 t * r a b * c h l u A

B * r u ( * - *n)(lt*rt*|

b * C r i * b 1 . B * r u b ) - . u . b . 출紐疇를朧를紅綠고출.撚紐聾출流고 綿麗 d鱗 r 露聾를飾klao.P출를

4 |luablldunq ( n u r

b ) t . B * r u ( * |

A b i e h l u B I . X i n i *

-13 - 4 - -4 1 0b*r*tB(*

X*hnk1***1零聾

A1 l 9 W * * 1 n b 1 1 d * n d *

5 . | | M1tt*1*tu(* P o 1 y t * c h n 1 * e h *

o諒출를출출詠略고聾
i '

(f c M )

l t

) (

h - _ l

7 - + - - | | Untxrxtut*

V o r i c h u l l f e h * C l n c i c h t a n q u

f0 Beiriebsakadcmien und Vollcshochschulen.
(2) Fachschule I(technischer und Okonomischer Bereich: bisher im AnschluO an abgeschlossene Benifsausbildung
(3) Fachschule II(pararncdizinischcr und sozialer Bercich und neue Techniker./Winschaftlcrausbildung) direkt im AnschluO an die P O S
(4) Vorkun zur Erlangung der fachrichtungsgebundcnen Hochschulreife
(기를피"eot 출姑를h ,r친理ge피elltcnqualifikatio料출간' d鵬犯린撚誇料 Bcreich料 小理

Quelle: Wolfganq Horner:
Bildung und Ulissenschaft in der DDR
Ausqangsl謁친. e und Reform bis Mitte 199晴
Hrsq. BMBW, Bon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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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m m e r 2 0 1 . . . . . .

Grundstruktur des Bildungswesen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WdlcrbiMun,
(aUjemcine und bembbezo(ene Weiierbild린暇鷺 라in vie1QJti|en Fortoen)

Bc"i[iqiu1i(ii;tm'i1tT Snidiciubtc.관 8

골

U N I V E R S I T A T " )

T E C H N I S C H E U N I V E R S 打支 T ' H Q C H S C H U L E

Ab s ch l u B tur bcruflichen AIIgctncine C E S A M T H O C H S C H U t E i

Weiierbildun, H o c h s c h u t m f e P A S A C O G I S C H E H O C H S C H U L E

E 三 3 트 7 3
y

K U N S T H O C H S C H U L E / M U S I K H O C H S C H U L E

F A C H H O C H S C H U l - E Q

V E R W A L T U N G S F A C H H O C H S C H U L E 를

E

,S

AJlgcmeine Hochschulreife | 19
l3

CBerufKiualiftZiercnder AbschluB U Fachhochschulreife
O Y M N A S I A L E OBERSTUFE'W | 18

l2 &
Bc"il"i),t,,I(tunlin | BERUFSFACH-) F A C H O B E R - (Gymnasium, l7 료

ll B E R U F S S C H U L E u.B E T R I E료 1 SCHULE'l | SCHULEU Berunicha Gy mn u iu m / S

(Duala Syiiem) U Fach gymnuiu m , 5

CcumB chule ) l6 崙
lo

漂語 9 z찰 T l5

AbschlOsse a n Hlupuchulen liieh 9oder 10Jihren /Ra1schu1abich1"8 5)
l6

lo 10. Schuljihr

l5

9

H A U P T S C H U L E R E A L S C H U L E C Y M N A S I U M ?4 言
8 를

i3 ?
7

i2 l
6 i ORIEKnERUNGSSTWE ') 崙

l l

5
(schuUortmbhlnn oder *chutfonnunAbh1np|)

lo

4

9

3
를

GR UN DS C HU LE ') 8 ?
2 惡

7 l
1 료

6

5 및

Illir- |ltn(DER-
K I N D E R O A R T E N ls

( M c o 4 sl
::r-

|0ARTEN
3 ABtr

S c h e m a 출 k 린惡DarslcUung da gcgllederten Schulweseni oach dem Stand der Vereinbanmgea untcr den
Llndcm. Im Untencbicd ru der dargcsielltcn Gruodstrulnur umfaCt das Angebot an Schulco - auOer dea
S o n d e n c h u l c n - im Selcundarberei出 긴

- Gcsamlschulc, Gymnasium vUi Realschule in Braode&burK

- Gymnasium sowie eine d耐制8린데료流ulfbnncn mit Hauptschu論湖uugsgacg und Realschulb泌unp-
gang: M i 測 識 疵 in Sachsen, Selcimdanchule in Sachseo-Achalt und R鄕辰h流 ia ? 諒 n M

- Hauptschule, Realschule, Gymnasium, Gcsamtscbulc sowic Sekundanchule ali m린識雌hes An拒細t iu
den Regelschulfonnen im Saailaod.

Die Durchlassigkeit zwischen den Schulfbnncn und die Anetkennung dcr SchulabschlBssc ist bei Erfallung
der zwischcn dcn Landcrn vereinbart飜 諒raussctzungcn gr피린린린 4'ihrlcistct Dic Dauer der Voll-
zciuchulpdicht (allgcmeine SchulpfUcht) benlgt 9 Jahie, ia 4 L&iiderQ 10 Jahre, und dJe anschlieAende
TeiheitschulpQicht (Berufsschulpdicht) S.Jah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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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 m e r k u n g e n zu N u m m e r 201

1 In emigen Landem bestehen besotidere Formen des Lfbergangs vo m Kindcrgancn in die .Grundschule
를o린assen, Schulkinderganen). In Berlin und Brandenburg umfaCt die Grundschule 6 Jahrgangs피띤eu

2 Beschulung von Behindenen entsprechend den Behinderungsarten in Sonderfonnen der allgcmeinbildenden
und beruflichen Schulen, teihveise auch integrativ zusanunen mit Nichtbehindenen- Schulbezeichnung
n a c h Landesrecht unterschiedlich.

3 Orientierungsstufe bzw. F&rderstufe in allen Landem, mit Ausnahmc von Bayem (Erprobung als Schulver-

such) und Berlin sowie Brandenburg (Jgst. 5 und 6 in der Grundschulc) und Thtiringen.

4 Als integriene Gesamtschule eigene Schulform neben Hauptschule, Realschule und Gymnasium. Die Ein-
richtung von Gesamtschulen ist nach dem Schulrecht der LAnder unterschiedlich geregelt

5 Nachtraglicher Erwerb dieser AbschlSsse an Abendschulen mSglich.

6 Zugangsvoraussetzung ist die formelle Bercchtigung zum Eintritt in die Gymnasiale Oberstufe. Der Er-
werb der allgemeinen Hochschulreifc crfolgt in der Regel nach 13 aufsteigenden Schuljahren. Soweit die
allgemeine Hochschulrcife in einzelnen neuen U n d c m grundsatzlich von allen Schalem nach 12 Jahren
e r w o r b e n w e r d e n kann, ist die Geltung dcr Zeugnissc in allen Landcm far cine Obergangszeit gewahrlei-
없출L

7 Die Fachoberschule ist eine Zjahrige Schulfonn, die aufbauend auf dem RealschulabschluB mit JgsL 11
und 12 zur Fachhochschulreife fQhrt Absotventen dcr Berufsaufbauschule, die wahrend oder im AnschluC

an eine berufUche Ersiausb料ung die Fachschu灰流 crworbcn babe라 獄牧nen unmittclbar in Jgst. 천
einoeten. Far Absolventen mit RealschulabschluB und einer bcruOichen Erstausbildung ist der unmittel-
bare Eintritt in Jgsi. 12 der Fachoberschulc m6g1ich. Dic Fachhochschulrcifc kann z.B. auch an Berufs-
fachschulcn und Fachschulcn crworbcn wcrdc'n.

8 BeruQichc Vollzcitsch狼辰n verschiedcncr Ausp諒gung im Hinblick auf Zugangsvoraussctzun를를 D a u e r -und

AbschlQsse. 識?ndere Fonn dcr Zjahrigcn Berufsfachschule niit Zugangsvoraussetzung RealschulabschluC,
die zum AbschluC "Staatlich gcprQftcr Assistcnt" fahrt, sowic einjaArigc Berufsfachsch띤e z u r V e n n i t l -

상ng출諒流r 린醴4lichen Gru識詠b設dun雌
9 Zusatzlich zum berufsqualifmercnden AbschluB ggf. Erwcrb eines Abschlusses, der dem Realschulab-

schluB glckhgcstcUt ist.

10 Fachschulen sind Schulcn des Sekundarbereichs n .D a u c r 1-3 Jahrc.

11 Einschli린流h Hochsch띤대 朧料einze紐출호 린c耐d綠誇識 Studicngangen (z.B. Theologie, Philosophic, M e -
dizin, Verwaltungswissenschaften, Sport)

Stand: funi 1992 Quelle: Sekretariat d e r Kultusministerkonfere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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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u m m e r 2 0 2 a

S t a n d o r t e d e r M a x - P I a n c k - G e s e l l s c h a f t in D e u t s c h l a n d i:

☞~

--;;및5
V O R P O M M E R N

N I E O E R S A C H S E N

출料f n M r

S A C H S E N - B R A N D E N B U R G

A N H A L T

Hdk S.) Qtt雌록
를撚 c H s E N

6 로치를...o T 린口RlNG트 N

출如0 NOJubl

R H E I N L A N D -

p F A L z
- ' - - Londesgrcnza

출諒燎9ml

露 A Y E R N
'BAOEN- 2('"U(

,UTB,1w

W O R T T E M B E R G

UF~b-, 친r 할"

l - 및 L 는 린 d

Forschung und Technologi*
9 Zweig- bzw. Au0enste11a

o 6 9or Gcmeinde (2und mehr)

車 in Berfin
Z e n t r e n

Bundeabericht Forachunq 1993

Im Ohginal far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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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D暇d聾린출 撚린 Fr o u n h o f t r - G e t피t c加鵬料 登

K I I T S W -)--, /-?
, a g . h *

Q구및 7 M E C K L E N B U R G -

HiUBURS, V O R P O M M E R N

N I E D E R S A C H S E N

-L&Jd
B R A N D E N B U R G

S A C H S E N -

A N H A L T

N O R O R H E I N - W E S T F A L E N

린 O o n o m J

S A C H S E N

A a t '
UQMfnnlti

T H O R I N G E N
H E S S E N

R H E I N L A N D -

Bundesgrcnza
p F A L z 린料諒諒燎零

Londeigrenzi

2린6 b g m
S A A R L t N D

ht k U M T t

小請語
MDEN- ' U U

朧雌Y트R N

W D R T T E M B E R O

aUUbidon
i ! # 6 g

t - T 및 는 誇 d 출 隆識료 日聾린料 를출출핀

S h m d o r t * d a r FrQ un ho f* c- 0M *( tt ch of t

雌 惡切料燎凉粒 Qu* A* : BuntlurnintBtarlum f0r

Forxchunq und Twchnotogi*
A Z.*,- bn). Auptnltdlg st a n출 o n u o r 1 9 9 3

識 鱗淸l朧福 9출諒諒K粒氣린딘

A 3 를출制 린貧 函約小를粒氣 피零출차 n
einer CMneinda (2 und mahr) 騷undesbenc加출 F9r3c抑린約警 可찰출조

Im Original far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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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m d 9

standorte von Grop forschungseinrichtungen u 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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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 A N D E N B U R G

A N H A L T

N O R O R H E I N - W E S T F A L E N

B M3/
를4 "ydt ,L) pA ;

s A c H s를N

B JOktl "((",

D 피릿
T H O R I N G E N

H E S S E N

R H E I N L A N D - F" r MT
M .

p F A L z Sundcaqrenza

L.andesyanza

S A A R L A N D

"*'d*b(rq J LompoldaAiuwn

f U W W

S A Y E R N
BADEN- B"""'"'

W O R T T E M B E R G
B 출聲를를如零

B票l27-
B 諒小燎구硝

G 9 L 를 讀 d 燎 B B - R B o n n 1 9 9 3

Stondortt von Gro9forschungs*1nrtchtung*n

B S t o m m s i t Z Ouelle: Bund esmi niat eriu m fQr

Forschung und Technologi*
B 2*1-19- b;w. Aue(ni)))( Stand: Jo nu ar 1 9 9 3

a 3 Zohl der Einrichtunqcn in
einw Gemeinde (2 und mehr) Sundesbericht Forachung 1993

Im Original fdr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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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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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ndortt d* r *B1ou*n Uttt'

9 S t a m m s i t z Quelle: Bu n d e s m in i s t e n um fQr

Forschunq und Technologia
9 Zwcig- bzw. AuUenatalle Stand: Ja nu ar 1 9 9 3

o ' Zahl der Einrichtungon in
drier Gemeinde (2 und mehr) Bundesbericht Forschung 1993

Im Original far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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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orte von Bundeselnrtchtungen mit FuE-Aufgaben

in D e u t s c h l a n d c

T""*"'-",'"U'" MECKLENBURG- 및_

(/ V O R P O M M E R N

HAUBURt-

c 를 9 s 7 를
N I E O E R S A C H S E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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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4 를 는 를 d 출 B린朧 書출淸料 l출聾를

Slondort. w,n Bundnilnilctitunfm
mit FuE-Aulgalxn in Dwitichland

* St o m m s i t z Ouatlf: B u n d m m i n i f t a n u f n f0r

Forxchunq und Technoloqi*
U Zweig- bzw. Auftenstell* Stand: -lonuor 1 9 9 3

o ' Zahl dor Einn'chtungen in
einor GAmainda (2 und mehr) 日린간諒출lbancht For奪를를u肺繫 및출聾를

Im Ohginal far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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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料.f婦燕f, .

F i n a n z h i l f e n d e s Bundes im Rahmen der 惡onderprogramme 鶴bergangsfinanzierung K피伽r

Fiir d i e 諒bergangsfinanzierung Kultur sind 1991 bis 1993 im Haushalt des BMI folgende Bundesimttel
bereitgestellt wo r d e n (Mio. DM ):

P r o g r a m m gesamt

Substanzerhaltung l t f l f t l f l f l f l t l t l t l 4 6 9

Infrastrukturverbesserung f l t l t l t t t l l l

D e n k m a l s c h u t z . .....| 50 93 | 43 ! 186

gesamt ............................j 95() 2 3 8 5

Mit de流 Bundesmitteln w u r d e n 1991 bis 1993 an Einhchtung출理 bzw. an Projekten gef출rd聲린:

P r o g r a m m

Substanzerhaltung f x l l l t t f l t l l t f l . l f 180 | ca. 120

Infrastrukturverbesserung l f l l l l l l t . t l
3 2 o o 2 2 o o ca. 1 5 0 0

D e n k m a l s c h u t z l l l l l f t l l l f t f l l l l l . l f ca. 4 0 0

M a B n a h m e n gesamt l l f l f f l t t f l l l f l l ca. 4 0 0 0 ca. 2 9 0 0 ca. 2 0 0 0

.N u m m e r 2 0 4
/.l;.. : T. 7 u t ' .

#.l.1# :r4 f.

Herausgeber der 39 Tageszeitungen*) in der ehemaligen D D R :

- SE D , Anzahl der Tageszeitungen 17 (Gesamtauf- o DBP, eine uberregionale Zeitung (Gesamt-
lage ca. 6,68 Mio.), davon regionale 16 auflage ca. 90 000);
(Gesamtauflage ca. 5,58 Mio.), iiberregio-
nale 1 (Gesamtauflage ca. 1,1 Mio.); - Massenorganisationen

- Blockparteien 0 FDGB, eine ubene帝onale Zeitung (Gesamt-

0 C D U , Anzahl der Zeitungen 6 (Gesamtauf- auflage ca. 410 000);

lage ca. 270 000), davon regionale 5 0 FDJ, sine uberregionale Zeitung (Gesamt-
(Gesamtauflage ca. 160 000), uber- auflage ca. 1,5 Mio.);
regionale 1 (Gesamtauflage 를祖.

11 0 000); 0 DTSB, eine uberregionale Zeitung (Gesamt-

0 L D P D , Anzahl der Zeitungen 5 (Gesamtauf- auflage ca. 180 000);

lage ca. 270 000), davon regionale
- D o m o w i n a (Organisation der sorbischen Minder-

4 (Gesamtauflage ca. 210 000), iiber-
heit), eine re諒onale Zeitung (Gesamt-

regionale 1 (Gesamtauflage c a .
auflage ca. 2 400).

60 000);

0 N D P D , Anzahl der Zeitungen 6 (Gesamtauf- ÷ l 7 c Schneider u ,a., .Strukturen, Anpassungspro-

lage ca. 200 000), davon regionale bleme und Entwicklungschancen der Presse auf
d e m Gebiet der ne ue n Bundeslander (etn-

5 (Gesamtauflage ca. 140 000), uber- schlielilich d e s G e b i e t s d e s friiheren Berlin-

regionale 1 (Gesamtauflage c 출 . Ost)", Hann over u n d Leipzig, im Oktober 1991
6 0 000); u n d F e b r u a r 1 9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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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m m e r ? 0 5

Die 15 ehemaligen SED-Bezirkszeitungen

z a h l z a h l
A u f - Kooperations-

1 9 8 9 gaUn | 198"9U |m Tsd
d e r

lage partner (K)

qaben | 1989 | in Tsd.
E3 A u s .

1990 bzw. Eigen-
gabe n F s turner (E) 1992

l 9 8 9 1/1 99 3

B e r l l n - O s t

Berlin

,,Ber1iner Zeitung" | 1 (SED- ] 439,1 |,,Ber1iner Zeitung" | 2 263,8 |(Maxwe11)/
nahe) G r u n e r + J a h r (K/E)

Br a n d e n b u rg

C o t t b u s

,,Lausitzer Rundschau" | 15 (SED) | 293,0 |,,Lausitzer l 4 214,6 |.Saarbriicker
R u n d s c h a u " Zeitung" (K/E)

F r a n k f u r t / O d e r

,,Neuer Tag" 11 | (SED) | 212,2 |,,Markische | 11 l68,o H e i n h c h B a u e r V e r -

Oder-Zeitung" lag (K) .Stidwest

(seit 17. 3 . 1990) Presse ", U l m (E);

Ijetzt ,,Siidwest
Presse" U 1 m (50 %)/

Zeitungsgruppe
Stuttgart (50 % ) (E)

P o t s d a m

,,Markisch e

V o l k s s t i m m e " 14 | (SED) | 350,8 |,,Markische | 15 242,7 ,,Nordwest Zeitung",

Allgemeine" Oldenburg (K)

(seit 3 . 10. 1990) "frankfurter

AUg em ei ne" (E)

Me ck le nb ur g -

V o r p o m m e m

Neubrandenbur g
,,Freie E r d e " 14 | (SED) | 204,0 |,,Nordkurier" | 13 l53,5 H e i n h c h B a u e r V e r -

(seit 2 .4 . 1990) lag (K) ..Augsburger
AU ge me in e " /"Kieler

[,,Uckermark N a c h r i c h t e n ' V

Kuher"] . S c h w a b i s c h e

(Neugrundung Zeitung", Leutkirch
1. 12. 1990; seit (je 33,3 % ) (E)
1 . 10. 1 9 9 1 w i e d e r

in d e n ,,Nard-

k u h e r " e i n b e z o -

gen)

R o s t o c k

,,0stsee-Zeitung" 11 | (SED) | 295,2 I.Ostsee-Zeitung" | 10 224,4 ,Liibecker Nachrich -

ten" (K/E) derzeit
, L u b e c k e r N a c h h c h -

ten" (50 %)/Axel

Sphn ger Verlag A G
(50 % ) (E)

S c h w e r i n

..Schweriner

Volkszeitung " | 11 (SED) | 202,9 |,,SVZ - Schweri- | 11 158,7 IHeinhch B a u e r

ner Volkszeitung " Verlag (K)

Burda-Verlag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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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a h l z a h l
A u f - Kooperations-

Erscheinungsort der jpolitische jAuflage d e r
lage partner (K)

Titel A u s . A u s .
1/ 19 93 1990 bzw. Eigen-

l 9 8 9 gabe 1989 |in Tsd.
9

gabe n in T s d . tumer (E) 1992
l 9 8 9 1/ 1 9 93

Frel staa t S a c h s e n

C h e m n i t z

.Freie Presse " | 23 (SED) | 663,7 |,,Freie P r e s s e " 20 | 510,6 |,,Die Rheinpfalz",
Ludwigshafen (K/E)

D r e s d e n

.S a ch s is c he Zeitung" | 20 (sED) 568,9 |.Sachsische 18 |455,9 |Gruner+Jahr (K)
Zeitung " Gruner+Jahr (60 %)/

S o z i a l d e m o k r a t i s c h e

Partei D e u t s c h l a n d s

(40 % ) (E)

Leipzig

..Leipziger

Volkszeitung" | 13 (SED) | 483,9 |,,Leipziger 13 | 382,1 Verlagsgruppe M a d -
Volkszeitung" sack, Hann over (K),

Verlagsgruppe
M a d s a c k , H a n n o v e r

(50 %), Axel Springer
Verlag A G (50 % ) (E)

료蘿피脚출理-Anhalt

H a u e

.Freiheit " 23 [ (SED) | 589,9 |,,Mitte1deutsche 16 | 451,2 M . D u M o n t S c h a u -

Zeitung " berg, Koln (,K61ner
(seit 17. 3 . 1990) Stadt-Anzeiger")

( w E )

M a g d e b u r g

.Volksstimme" | 18 (SED) | 453,6 ),,Vo1ksstimme" 18 | 338,8 |Heinhch Bauer
|Ver1ag (K/E)

Th출ri雅g출駱

E r f u n

. D a s V o l k " 15 | (SED) | 404,1 |,,Thunnger 15 | 300,5 |WAZ-Gruppe. E s s e n

Allgemeine" (N E )
(seit 16. 1. 1990)

( ; e r a

..Volk swacht " 13 | (SED) | 239,0 [.Ostthiinnger 15 t 178,1 WA Z - G r u p p e ,

Nachrichten"] Essen (K)
(seit 18. 1. 1990) W A Z - G r u p p e , Essen
nOstthuringer Zei- (40 %)/, Allgemeine
tung" (Neugnin- Zeitung", Mainz
d u n g 2 .7 . 1991) (40 %), Mitarbeiter

der O T Z (20%) (E)

s u h l

,,Freies W o r t " 8 | (SED) | 178,5 |,,Freies w o r t " 9 | 127,7 j.Neue Presse",
Coburg (K/E)

Auflagenangaben 1989 sind offiziellen Unterlagen des ehemaligen Presse- und Infonnationsdienstes der Regierung der D D R
e n t n o m m e n ;

Auflagenangaben 1992 beziehen sich auf das 2.Quartal; Angaben in ( ):eigene Recherchen oder (nicht Immer vergleichbare)
Verlagsangaben.

Quellen: Jahrbuch des Bundesverbandes Deutscher Zeitungsverlcger .Zeitungen 92";
Zeitungshsle des Presse- und Informationsamtes der Bundesregierung, Stand 20. August l 9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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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m m e r 2 0 6

諒ber sicht iiber die in den Jahren 1991, 1992 und 1993
aus d e m Sportetat des Bundesministeriums des Innern
f養를 d출暇 Leist인暇gsspo린 .n 피醫暇 暇출u출暇 L崙린d출列雨 議린耐9출料識列피諒約 削淸諒刃

Au s d e m Sportetat des Bundesministenums des den Entsendungskosten zu den Olympischen Spielen
In n e r n sind in d e n J a h r e n 1 9 9 1 u n d 1 9 9 2 erheb liche u n d d e n Paralympics (8,7 Mio. D M in 1992).
Mittel in die neuen Bundeslander geflossen. Im Jahr
1993 wird die Sp燎淸諒 rderung in d를理 理출만출理 L초理dem V o n den Gesamtansatzen des Sportetats (ausgenom-
fortgesetzt. Eine Aufschlusselung der Mittel in bezug m e n Spor tmu seum u n d Bewerbungskosten fiir Ol ym -

auf d e n Spitzensport im Osten u n d im Weste n pische Spiele 2000) in 1991 = 245,7 Mio. D M , in 1992 =
Deutschlands ist nicht in allen F초兆en moglich; so z.B . 262,5 Mio. D M , in 1993 = 218,4 Mio. D M lassen sich

nicht bei der kostenintensiven Verbandsforderung nachstehende Aufschlusselungen fur Mittel, die in die

(39,85 Mio. D M in 1992; 39,40 Mio. D M in 1993) sowie n e u e n Lander geflossen sind, geben:

991 | 1992 | 199:

- M i o . D M -

Aufbau v o n 7 Olympiastutzpunkten

(einschlieBUch Berlin Ost) .... ... .............. ... ... .... ...| 9,5 9,8 | 10,0

Einrichtung vo n kombimerten Bundesleistungszentren/Leistungs-
z e n t r e n l 23,4 2 l ,9 2o,5

Sicherung der Weiterbeschaftigung von ca. 550 haupt- un d neben-
a m t l i c h e n T r a i n e r n (1993 = 330 Trainer) ...................... | 13,0 l5,2 l5,6

Soziale Absicherung der Spitzensportler in d e n neue n Bundeslan-
dern durch Zus chu Bg ewa hr ung an die Stiftung Deutsche Sport-

hilfe .................................................... j l2,5 16,4 | 5,0
(gesperrt)

Strukturelle Hilfen an die Spitzenfachverbande z u m Aufba u v o r l

V e r b a n d s s t r u k t u r e n im Beitrittsgebiet ........,...............1 8,0 | 5,5
Forderung des Breitensports der Behinderten gemaB Artikel 39
A b s . 3 Einigungsvertrag ................................... | 1,2 ] 1,2

Fortfuhrung der in Artikel 39 Abs. 2 Satz 3 Einigungsve린rag
genannten Einrichtungen (FES, IAT, Doping-Kontroll-Labor Krei-

scha) ...................................................l l3,3 l9,7 l4,5

Zuschusse an die Landessportbunde u n d an d e n D S B zur Unterstut-

zung der Vereine in den neuen Landern ..................... | 2,o

spo피되를린e릿b출니Krder만理g ..................................l 4,4 lo,6 29,4

87,3 loo,3 95,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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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ir린출U를구NU,. .

n e u e s M o d e l l a b 1 9 9 4

1991 |Sitze |Einwohner | St-gewicht Sitze jEinwohner) St-gewicht
pro Sitz [i.Vergl. zu D pro Sitz .( i.Vergl.zu D

M i o ** (in Tsd.) (in Tsd.)

Italien 57,7 | 81 | .712 1,38 fach' | I | 87 | 663 \ 1,21 fach
GroBbritannnien 57,5 | 81 | 7 1 o 1,39 fach |GB| 87 ' | 661 | 1,22 fach
Frankreich 56,9 j 81 ) 7 o 2 1,40 fach ) F ) 87 1,23 fach

Spanien 39 l 6o 1,51fach | E | 64 1,32 fach

Niederlande 15 l 25 1,64fach |NL| 31 1,66 fach

Gr ie c he n la nd 10,2 | 24 2,32 fach |G r| 25 1,97 fach

Belgien 1o l 24 2.36 fach | 8 | 25 2.01 fach

Portugal 9,9 | 24 2.39 fach | P | 25 2,03 fach

醫호nemar및 5,1 ) 16 | 319 3,09 fach |DK| 16 2,53 fach

3,5 | 15 | 233 | 4,22 fach |1RL| 15 3,45 fach

Luxemburg 0,4 P 6 丁二67 LJ4.76 fachULUXl 6 | 67 | 12,0a fach
Durchsch를流: D u r c h s c h n 前:

' vor Wiedervereinigung 61,8 Mio. Einwohner, ca. 763 000 Einwohner pro Sitz
Qu el le : Eu ro st at 1 9 9 2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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諒를른.端...는-@출(?를!i,
Stand : 21. Juli 1 9 9 3

Deutsche UnterstutzungsmaBnahmen fiir d e n ReformprozeB in der ehemaligen U d S S R
bzw. d e n N e u e n Unabhangigen Staaten

Ausgaben sowie bestehende und geplante Verpflichtungen seit Ende 1989 in Mrd. D M

I. Zuschusse u n d kostenlose LIeferungen H u m a n l t a r e u n d t e c h n l s c h e H I l f e n

v o n W a r e n

M r d . D M

4 . SoforthiUe a u s d e r Berlin- u n d B u n d e s -
Truppenabzug, WIederelngllederungshllfen

wehrbevorratung (kostenlose A b g a b e v o n

M r d . D M Lebensmitteln, Hygieneartikeln, Kranken-

l. ,Uber1eitungseinkommen" v o m 9 . Okto- hausbedarf, Dezember 1990 bis Fruhjahr
ber 1990 z u m A b z u g der W e s t g m p p e der l99l) o,7

Trup pen ( W G T ) aus d e m Beitnttsgebiet l3,4

5 . Z u s c h u B z u m K a u f v o n 1 4 2 0 0 0 t Le b e n s-
im e i n z e l n e n

駱d간인 n l 9 9 o o,22

- 7,8 Mrd. D M (1991 bis 1994) W o h n u n g s -
bauprogranun fur heimkehrende Mili- 6. ZuschuB zu Lebensmittellieferungen 출만惡

tarangehorige (Auszahlung nach Bau- d e m Beitrittsgebiet 1990 l ,3

fortschritt)
7 . Me d i k a m e nt e n h i l f e 1991, 19 9 2 o,3l

- 3 Mr d . D M (1991 bis 1994) deutscher

Beitrag z u m Uberleitungsfonds fur d e n 8 . sp출蘿d출理 출릿료 d출를 묘출v崙lk출r組理g 1990 bis
Aufenthalt un d den A b z u g der W G T l 9 9 2 o,65

- 1 Mrd. D M (199) bis 1994) Transportko-

sten z u m A b z u g der W G T 9. Haush출狀smittel fur Beratung, Aus- un d
Weiterbildung un d sonstige technische

- 200 Mio. D M (1991 bis 1994) Um s c h u - H i u e o,74
lu n g s m aB n a h m e n fiir zuruckkehrende

M린u출r출料雲출h諒rig聲 10. Deutscher Anteil (ca. 28 % ) an den E G -

- 1,4 Mrd. D M Zinskosten fiir bundesver- Hilfen (ZuschuBteil) ( E C U = 2,05 D M ) o,75

biirgten, zinslosen 3 Mrd.-DM-Kredit
T e c h n i s c h e Hilf e

m i t e i n e r La uf ze it v o n 5 J a h r e n z u r

Finanzierung des sowjetischen Anteils (BeschluB R o m D e z e m b e r 1990)
4 0 0 M i o . E C U f u r 1 9 9 1

an den Aufenthalts- un d Abzugskosten
4 5 0 M i o . E C U ftir 1 9 9 2

(s. II.l.b.)

2 . U n t e r h a l t s k o s t e n fur d e n A u f e n t h a l t d e r Nahrungsmittelhilfe

sowjetischen Streitkrafte in 1990 0,7 2 5 0 M i o . E C U

(BeschluB R o m D e z e m b e r 1990)
3. Wiedereingliederungshilfe fur die nac h

200 Mio. E C U Moskau/St Petersburg
RuBland zunickkehrenden Tru ppe n (Ge-

(BeschluB Maasthcht Dezember 1991)
m e i n s a m e Erklarung B K Kohl/Pras. Jelzin
v o m 16. D e z e m b e r 1992) o.55 S u m m e I.: 19,32

- 96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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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Kreditgaranti출理 理理d Hermes-Burgsch巖鈍출籠 III. T r a n s l e r r u b e l - S a l d o

M r d . D M

Intemer Finanzierungsaufwand fiir gr諒麗ente린s im
1. Garantien fur ung ebu nd ene Finanzkredite

2. Hj. 1990 entstandene AuBenhandelsforderungen

a) Zahlungsbilanzkredit - Kapital: d e r e h e m . D D R b z w . d e r fiinf n e u e n B u n d e s l a n d e r in

(Juli 1990) - gedeckte Zinsen: 2,2 H諒he v o n ca. 6,4 Mr d . Tr출琉를feNb출l.

(intemer Umrechnungskoeffizient 1 T R = 2,34 D M )
l기 nUberleitungsabkommen" 3

Kredit zur Finanzierung des sowjetischen M r d . D M

Anteils an den Aufenthalts- un d Abzugs- Saldo aus Handelsgeschaften
k o s t e n

Zinskosten (1990 bis 1992) ls:를
2. Hennes-Burgschaften (Exportkreditgaran- S u m m e lll.: 18,4

tien)

a) N e u d e c k u n g e n ab 1. Januar 1990 bis
1 . J a n u a r 1 9 9 2

IV. Kosten fur FInanzlerung
- Kapital: 17,2

- gedeckte Zinsen: von Investltlonsprojekten

M r d . D M
b ) Burgschaftsplafonds fur 1992 :.25

- J a m b u r g (Erdgas) 3,25
c) Hermes-Burgschaften in 1993 4

- Kriwoi R o g (Erz) o ,聾3
A n m e r k u n g zu Zifler 1 u n d 2a):

Umschuldung deutscher Forderungen u n t e r In welc hem U m f a n g die deutschen Leistungen

multilateraler Vereinbarung v o m 2 . April im Zusammenhang mit der Obemahme d e r

l 9 9 3 8 Beteiligung der ehemaligen D D R an der Pro-

- Kredite bis E n d e 1989: Kredit oder als ZuschuB gewahrt werden, wird

- Kredite in 1990/1991 (Ziffer 1, 2 a): 7

jektfinanzierung letztlich als ruckzahlbarer
1

erst nach AbschluB der seit Anfang 19출l
gefiih린출n Verhandlung출料 출her die 服출린출服

3 . Deutscher Anteil (ca. 28 % ) an der E G - Bedingungen fiir die weitere Zusammenarbeit
Kreditgarantie in H o h e vo n 500 Mio. E C U feststehen. D a m i t d e r R u s s i s c h e n F臺린eration

fur Nahrungsmittelexporte (ER-BeschluB u n d der Ukraine keine Verhandlungsergeb-
v o m 14./15. D e z e m b e r 1990) o,3 nisse erzielt w e r d e n konnten, hat die B u n d e s -

republik ihre Beteiligung an Kriwoi R o g per
De린출scher A n t e린 출m E G - K r e d i t fiir N a h -

3 . J u n i 1 9 9 2 b e e n d e t .
rungsmittelkaufe in H o h e von 1,25 Mrd.
EC U/ 19 91 ( E C U = 2,05) _ 4 S u m m e IV.: 4,18

S u m m e II.: 45,65 G e s a m t s u m m e (I.-IV.): 8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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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i.' /'.., ,,t\U,;찰딘찰.;..

Deutsche Hilfeleistungen (nur Bund) an die MOE-Staaten AIbanien, Bosnien-Herzegowina,
B暇lg置r 출約, Estl識師d, Kroati醫린 Makedo諒출暇, L피脚識暇d> Lit識暇출約> pol출리 R인剛讓n 출約i

Serbien/Montenegro, Slowenien, Tschechische Republik/SIowakische Republik
u n d U n g a m 1 9 9 0 bis 1 9 9 3 - Mio. D M -

Ve r we n d un g s zw e c k R e s s o r t l 9 9 o l 9 9 l l 9 9 2 (9?

p o l e n

Hermes-Exportburgschaften ..................... ] B M w i 70,5 | 515,7 | 360,4 | 1303,9

Kapitalanlagegarantien ......................... |BM W i | 0,6 35,8 | 110,8 | 329,6

Kreditlinie der K f W (422 Mio. D M )

Stabilisierungsfonds ............................| B M F

E r l a B J u m b o - K r e d i t
t l l l l l t l l t l t l f l t l l l f t l l t l l l f 76 o , o

"Zlotysier祉流g" kunftiger Z출hl린料ge服 .............. . B M F 62,5 | 61,3 60,0 | 58,7

Zinsverbilligung Jumbo-Kredit ................... | B M F 27,5 | 24,8 22,0 | 21,7
S c h u l d e n e r l a C P a h s e r C l u b f l l l f t l t l l t l l l l l t l l . l 4 500,0

Forderung der Wasserstiftung un d Landmaschinen,
Beratung/Fortbildung .......................... | A A / B M L 15,5 | 10,2 2,5 | 1,3

A u s - u n d WeiterbildungsmaCnahmen (604) ........ |AA 2,0 | 2,7 | 2,2
H u m a n i t a r e H i l f e (89/90 Ref. 301) ................ | A A 2o,o

A k t i v i t a t e n d e r politischen Stiftungen ............. |A A 2,2 | 2,1 2,2 | 2,2

Sozialpolitische Beratungshilfe ................... |B M A | 0,2 0,8 | 1,5

Bau-Beratungshilfen .... ...... ....... ... ..... ..| B M B a u o,2

A u s - u n d WeiterbildungsmaBnahmen ............. |B M B W 0,2 | 2,3 4,9 | 1,5
Gemei理출ch출간리출rdernde, sozi조le 狀料d Ges狀料dheits-

hilfen, Aus- u n d Fortbildung f l l l l t l l l l l t l f f l l l l l BM I | 6,8 28,6 | 23,2 | 28,7

Beratung bei der Gesetzgebung l t l f l f t f f t f t l t l l l t B M J o,3

Fahrzeuge, Sanitatsmatehal . l l f . x l . l . l l f f f t l t . f . B M v g 0,1 | 1,7

Consultingleistungen l l l t l l l f l l l l l t l l l l l t l l l f l f t B M W i | 0,8 1,9 | 0,7 | 1,2

Umweltberatungshilfen f l t t 1 t . f f l l . t l f f l l t . l t l l f
B M u 1,0 | 1,8

Tz-Projekte: Forderung der wirtschaftlichen u n d

gesellschaftlichen Entwicklung l t l t t t l t l l t l t l l t l f B M Z | 3,5 7,4 | 12.0 l2,4

Planung Busreservierungssystem x l l t l t l l l t l l l l l t l B M p T o,2

Forschungs- 만料d Technologief諒rder니料g l t t l l l . x l f t B M F T 0,7 | 0,6

Gesundheitsaufgaben l t l l l t l l l t f l . l l l f f l f l f l D 1 t
B M G o,2 0,1 | 0,1

Jugendpolitische Zusammenarbeit . l . f l t f f t l t f t . 1 . B M F J o,5

Transferrubelsaldo (2 0 4 8 Mio.) l t l l f l t x l l l l l l l l f l B M F

S u m m e n P o l e n
l l f l l l l f f f l t l t l t l t l . l l . l . f . t l f l . 972,3 | 693,9 | 5 106,8 | 1 764,0

(Polen 1990 bis 1993: 8 537,0 Mio. D M )

U n g a m

H e r m e s Exportburgschaften ..................... |BM W i 444,0 | 316,6 | 271,5 | 146.3

u n g e b u n d e n e Finanzkredite . . l . l f f . . l . . t . . . f . l . l 5o o , o

Kapitalanlagegarantien ......................... | B M w i 192,7 | 656,9 69,5 | 86,7

Existenzgrundungsfonds ........................ ] B M F 40,0 | 60,0

Forderung Post/Telekom (GSM) .................. |B M p T 1,4 ] 16,0 | 0,5

Fahrzeuge, Flugzeuge, Triebwerke ............... |B M V g 0,3 | 75,0

Energiehilfe/Kohlelieferungen (420) .............. |A A 5o,o

A u s - u n d WeiterbildungsmaBnahmen (604) ........ |A A 1,9 | 1,6 | 2,0

Beratungs- und FortbildungsmaBnahmen .......... | B M L
. .

0,6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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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 rw e nd u ng s zw e ck R e s s o r t 1990 | 1991 | 1992 (.E 3z

A k t i v i t a t e n d e r politischen Stiftungen ............. |AA | 2,8 | 2,4 | 2,4 | 2,1
Sozialpolitische Beratungshilfe ................... | B M A 0,5 | 0,9 ] 1,5

Bau-Beratungshilfe/Seminar ..................... | B M B a u o ,l

A u s - u n d WeiterbildungsmaBnahmen ............. |B M B W 0,8 | 4,4 | 2,9

Ge孫z料sch출fh 를凉rdernde, sozi를le 犯理d Gesundheits -

hilfen, A u s - u n d Fortbildung ....................|BMI 0,5 | 1,5 | 8,1

Umweltsanierungen, EBWE-Fonds ............... |B M u 0,8 | 0,9 | 0,5 | 3,1

Consultingleistungen ........................... |B M W i | 0,5 1,3 ) 0,6 | 1,0

Beratung bei der Gesetzgebung .................. | B M J o,3

Forschu피gs- 만汎d Technologie를 rderung ........... | B M F T 0,4 | 1,2

Tz-Projekte: Forderung der wirtschaftlich출流 린理d
gesellschaftlichen Entwicklung l l l l f l l l l t l t l l t l l t

B M z 6,3 | 8,1 7,8 | 9,0

Gesundheitsaufgaben t f l l t l l l l l l l l l t l f l l t l l l l l l B M G 0,2 | 0,2 | 0,1

Jugendpolitische Zusammenarbeit l l l t l l f l l t l t l f t l
B M F J 0,2 | 0,2

Transferrubelsaldo (1 326 Mio. D M ) f l f l l l t l l t l . l l B M F

S u m m e n Un ga r n l . l t l l l t f t l t l l l l l t l l l l f t l l t l l l ; 149,2 | 1 082,7 | 439.5 | 338,3
( U n g a m 1990 bis 1993: 3 009,7 Mio. D M )

Tschechlsche Republlk/Slowaklsche Republik

Hermes-Exportburgschaften l l t f l . l . l l t f l l l l t l l t l B M w i 460,9 | 558,7 | 950,5 | 1 444,6

Kapitalanlagegarantien t l l t l l f t l . l l . l l t l l f l l f l l 1
B M w i 1 028,3 | 189,5 | 1 044,4

Aus- u n d WeiterbildungsmaCnahmen (604) . . . . . . . . A A 2,0 | 1,0

Aktivitaten der politischen Stiftungen x f f l l f l t t f . t l
A A 1,3 | 2,1 2,3 | 2,1

Beratungs- und FortbildungsmaBnahmen l l f t l l t . l . B M L 0,4 | 0,5

SozialpoUUsche Beratungshilfe l t f l l l l l . l t l . l l f . t l B M A | 0,2 0,8 | 1,6

Umwelthilfen, Reaktorsicherheit, E B W E l l l f f l f l . f l
B M u 25,6 | 10,2

Aus- u n d WeiterbildungsmaBnahmen l l l l . f l l l l . l t
B M B w 0,1 | 0,5 | 1,7

Bau-Beratungshilfen f f l l l . l l f t l t t f f l l t f l l l f . . l t
B M B a u o,4

Gem ei ns ch af ts fo rd em de , sozi출l출 暇릿d Ges狀릿dheits-

hilfen, Aus- und Fortbildung t l l l l f l l l . . l f . l l . . t l
B M I 2,7 | 1,5 | 3,9

Fahrzeuge, Sanitatsmaterial l l t l . l t l l t . l l t t f l l t t f B M v g 0,1 | 0,2

Consultingleistungen t l f l x l f t l f t l t f t f l t l f l l t l l l l B M w i 0,5 I 1,9 1,0 | 1,2

Beratung bei der Gesetzgebung l f l l l l l t l l l t l f l l t l B M J o,6

Forschungs- u n d Technologieforderung l l . t l f t l l l l
B M F T 0,5 | 0,6

Tz-Projekte: Forderung der winschaftlichen u n d

gesellschaftlichen Entwicklung f 1 l l l f l l l 4 l . l l l l l t
B M 2 2,6 | 4,4 | 5,1

Gesundheitsaufgaben l t ☞ l f l l t f f l l t t l f f l l l l f l l l l
B M G 0,1 | 0,1 | 0,1

Aus- u n d Weiterbildung/Paketzentmm l l t 1 f l l l f l f l B M p r 0,6 | 0,3
Transferrubelsaldo (1 598 Mio. D M ) l l t t l l . . l l . f . .

B M F

S u m m e n Tschechische Republik/Slowakische

Republik . t l l l f t l t . t l l l f l l . l l . f l l t l . t f . l l l f l l . 462,9 | 1597,7 | 1 181,1 | 2516,0
(Tschechische Republik/Slowakische Republik
1990 bis 1993: 5 757,7 Mio. D M )

S l o w e n i e n

Hermes-Exportburgschafte린 f . f f t x . . . . . . . . . . . . . . .
B M w i 68,4 | 199,4

Kapitalanlagegarantien . f . l . l . . f l . . . 1 1 . . . . f . . L f .
B M w i 69,0 | 41,0

Aktivitaten der politischen Stiftungen . . t f f . . l t L f t f
A A o ,l

Sozialpolitische Beratungshilfe . l . t . f l f . t 4 . . . f . . . .
B M A o,5

Polizeiliche Ausstattungshilfe f f f l . l l l l . l f t f . . l l t .
B M I l ,5

Consultingleistungen ... .. .. .... .... ...'. . . . . . . . . B M w i 0,6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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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 rw en du ng sz we ck Re ss or t l 9 9 o l 9 9 l l9 雪2
(SoU)

M o b i l f u n k G S M t f t l l D l l l l f f l f t t l l l l l . D l f f l l t l f
B M p T o ,l

EZ-Projekte f l l t l l l l l l l t l t f l l t L l t t l l f f t l l l l f f l l
B M z l2,3

Forsch린理gs- 린간d Technologieforderung l l l f t l l l t l l
B M F T o,l

Humanitare Hilfe (301) f l l l l f l f l l l l l l t l l l l l l t l l f
A A o,4 o,6

Hilfsgiiter (Sanitatsmaterial etc.) t t t l l l l f f l . l t l f f l B M v g 0,2 | 0,4

S u m i i i e n S l o w e n i e n l l l l l l l t t l f l l t l l t l f l l l l l l l t l l39,2 255,7

(Slowenien 1992 bis 1993: 394,9 Mio. D M )

K r o a t l e n

Hennes-Exportburgschaften l t l l f t l t l l f l l l f l t l f . l B M w i l98,6 l26,3

Kapitalanlagegarantien l l l t l l l l ☞ l l f l l l l l t l l l l l l l
B M w i 64,5

Hilfsgiiter (Sanitatsmatehal etc.) f l L l l l f f l t l t l l l l t B M v g 3,o 4,o

Aktivitaten der politischen Stiftungen l l t l l l l l l l l t l
A A o ,l

Seekabel fur internationale Vennittlung l l f f l l l l l f l B M p T o,5

TZ - u n d EZ-Projekte l f l l l l l l l f f f l l l l t f l l l l t f l t l B M z l l,5

Humanitare HUfe, Notbauten (301) f l t l l l l l l t l t l l l
A A 63,8

S u m m e n K r o a t i e n l l l l l l l f l l l l t l t l l l l l l t f f l l l l l 265,5 2o6,8

(Kroatien 1992 bis 1993: 472,3 Mio. D M )

Bosn len- Her zego wln a

Hermes-Expo린biirgsch출枕en l l t l t f t l l l l t l t t l f x l l l
B M w i 2l2,o

Huma nit are Hilfe (301) l l t t l t l t t t l t l l l l f l l l l l t t f A A 6,9

K o s t e n d e r L u f t b n i c k e # l l l t F t l l l l f l l l t t l l f l l l t l t B M v g 9,6

Hilfsgiiter (Sanitatsmatenal etc.) l l l . l t l t l l l l l l l l f B M v g 2,5 4,o

S u m m e n Bosnien-Herzegowina l 3 t l l l l l t l l t l l t l l ☜ 23 l ,o 4,o

(Bosnien-Herzegowma
1992 bis 1993: 235,0 Mio. D M )

,Jugos1awlen"/Nachfolgestaaten

Hermes-Exportburgschaften l l l f t x l l l l f l t l l l l f t l t
B M w i 56 2, 5 343,4 35,8

Kapitalanlagegarantien l l l l l l l f l t l l f t l t l l l t l f l l l
B M w i l9,4 75,7

Hum an it ar e Hilfe (301) l t l f f l l l l l l l t l l l l l f l f l l l t
A A l6,7

ReintegrationsmaBnahmen f l t l t l l l l l l l l l t l l l f l t l B M Z | 2.9 5,4 lo, l

S a n i t a t s m a t e h a l f f f f f f f f f t t f t f t t F t l T l l l t l t l t l f l B M v g o,5 o,5

S u m m e n Jugoslawien l l l t l f l t l l D t l f l l l l l l l t l f l l 5 8 4 ,8 4 4 l,7 46,4

(.Jugoslawien" /Nachfolgestaaten
1990 bis 1992: 1 072,9 Mio. D M )

Bulgarlen

Hermes-Exportburgschaften ..................... |B M w i l46,o 7,5 4,5 27,5

Kapitalanlagegarantien ......................... |B M w i l2,4

Aus- und WeiterbildungsmaBnahmen (604) ........ |AA | o,3 o,9 o,8

Ak t i v i t a t en d e r politischen Stiftungen ............. |AA | 0,2 o,5 o,2

H u m a n i t a r e H i l f e (3oi ) ......................... jA A j 2,3 o ,l

Beratungs- und FortbildungsmaBnahmen .,.,..,.,.| B M L o ,l l.o

Sozialpolitische Beratungshilfe ................... | B M A o,4 o,9

A u s - u n d WeiterbildungsmaBnahmen ............. |B M B W 0,2 | 0,7

Forschungs- und Technologieforderung ........... |B M F T 0,3 | 0,1
A u s - u n d Fortbildung, polizeiliche Ausstattungshilfe |BMI 2,0 ( 4.9

Umwelthilfe, Sanierungen, EBWE ................ ]B M u o,9 1,5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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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wendungszweck Re ss or t l 9 9 o l 9 9 l l 9 9 2 (l7교

Beratung Stadtebau l l l l t t l t l t l l l l l t l l t t t t t l l l l f
B M B a u o,l

Fahrzeuge, Sanitatsmaterial 린惡w l l l f f f l f l l f f l l t l t . B M v g 4,4 | 0,2 o,2

Consultingleistungen l l l l D t l f l f f l . l l l t l x f x f l l t f .
B M w i 0,5 | 1,1 l,8

Beratung bei der Gesetzgebung l l l l l t t l f t l l l l t 4 l l B M J o,4

TZ-Projekte: Forderung d딘r wi피惡ch출枕uch출理 린服d

gesellschaftUchen Entwicklung t t l l t l f l t l l l l l l t f l
B M z 0,9 | 1,3 | 1,5

Gesundheitsaufgaben t l t f l f t t l l t l l t l t l l l f l t l l f l
B M G 0,1 | 0,1 | 0,1

F출tder狀린g inter料출竝출料출les Postamt Sofia t l t l l l l f l l l
豫 M p T o,3

Transfeirubelsaldo (1 245 Mio. D M ) f l t t l l f l l t l . l l
B M F

S u m m e n Bulgarien l t f t f f f l t l t l t l L l l l t l l D l l l . l l l48,8 14,9 | 14,9 | 53,0
(Bulgarien 1990 bis 1993: 231,6 Mio. D M )

R u m a n i e n

Hermes-Exportburgschaften l t l 3 l l l l l l l t l l t l l t l t l B M w i 38,9 77,2 | 392,4 | 594,6

Kapitalanlagegarantien l l l t l t L l t t l l t l l l l 1 l l l l t l t
B M w i 0,6 | 17,2 | 8,0

Energiehilfe/Stromlieferungen (405) f l f t l l l t t l t l t l
A A 5o,o 5o,o

Aus- u n d WeiterbildungsmaBnahmen (604) . . . . . . . . A A 1,0 | 0,4

Aktivitaten der politischen Stiftungen t l l t l t l l t l l l l A A | 0,2 o,6 o,8

Humanitare Hilfe (301) l t l l t D l l l t f l f t l t l l t l l f l f f
A A 69,o o ,l

Beratungs- u n d FortbildungsmaCnahmen l l f l l f t l l D
B M L o,3 o,7

Sozialpolitische Beratungshilfe x t f t l l t l l t x l l l f t l l D
B M A 0,5 | 1,8

Gemeinschafts를諒rdemde, sozi출및출 린理d Ges린料dheits-

hilfen, Aus- u n d Fortbildung l t l l l l t l l t l f l f f f f l f t
B M I 45,4 21,5 | 16,6 | 25,7

Umweltberatungshilfen l l t t f l f t f l t f l l l l t l t l l l l l f B M u o ,l

Fahrzeuge, Sanitatsmatehal u s w t l t l l l l l t t l l l l l t l t B M v g 8,4 0,4 | 0,5 | 1,0

Consultingleistungen l l t l l t l l f l f f f f f l f l l t l l f l t l f B M W i | 0,2 0,8 | 0,3

TZ-Projekte: F출rder誠料g der wirtschaft比를h출理 린理d

gesellschaftlichen Entwicklung l l 1 . l l t l l l l l f f f l f f B M z 0,8 | 2,8 | 6,4

Projekte/Aus- u n d Weiterbildung . t l t l t l t l l f f l l l .
B M p T 0,4 | 0,4

Gesundheitsaufgaben . l f t t l l t l t t f x l t f l l l D l f l l l f
B M G 0,1 | 0,1

Transferrubelsaldo (1 209 Mio. D M ) l l l f f f l l l l * l t f B M F

S u m m e n Rum초籠ie理 l t . l l f t l l l l f l l f l l t l l l l l l f l l l 2l2,l 152,7 | 434,8 | 635,6
(R um an ie n 1990 bis 1993: 1 435,2 Mio. D M )

L I t a u e n

Hermes-Exportburgschaften ..................... |B M w i 9,4 | 27,3

Kapitalanlagegarantien ...... ... ...... .... ..... .| B M w i o,7

A u s - u n d WeiterbildungsmaBnahmen (604) ........|A A o,8 o,5

A k t i v i t a t e n d e r politischen Stiftungen ............. |A A o,3 o,2

Verkehrsberatung und Ausbildung ............... |B M v o,3 o,7

Beratungs- und FortbildungsmaBnahmen ..........| B M L 3,9 l.3

Jugendpolitische Zusammenarbeit................ |B M F J o,l

Sozialpolitische Beratungshilfe ...................|B M A o,7

Po l iz e i li c h e Ausrustungshilfen ................... |BMI l,o

Cunsultingleistungen . ............,.....,......| B M w i o,4 o,8

Ausgesondertes NVA-Material (Flugzeuge) ........]B M V g o,5 6,l

Planung Postamt/Beratung ...................... | B M p T o ,l o,4

Beratung bei der Gesetzgebung .................. | B M J o,3

Polizeiliche Ausstattungshilfe (300) ............... |AA 3,o

(92-94)

Beratung Stadt Wilna .......................... | B M B a u 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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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 r we n d un g s zw e c k R e s s o r t l 9 9 o l 9 9 l l聾출2 <.? ;3

Gesundheitsaufgaben .......................... | B M G o ,l

A u s - u n d WeiterbildungsmaBnahmen ............. |B M B W 1,8 | 0,8

Forschungs- und Technologieforderung ........... |B M F T o ,l

Beratung Umwelt, Kemkraftsicherheit,
EBWE-Fonds, etc. ............................. | B M U 2,o 4,4

TZ-Projekte und Vorhaben ...................... |B M z o,5 2,l

S u m m e n L i t a u e n t x l l f t l l l f l l . t D l l t t t t l l l l t l l l l 23,4 47,5

(Litauen 1992 bis 1993: 70,9 Mio. D M )

L e t t l a n d

Hennes-Exportburgschaften l l ☞ . t l f l l l t l t l l t l l t D l
B M w i 35,5

Kapitalanlagegarantien l l f l l l l x l l l l t f l l l l l l l t l l l B M w i 警,4

Aus- u n d WeiterbildungsmaOnahmen (604) . . . . . . . .
A A 0,7 | 0,5

Aktivitaten der politischen Stiftungen l t t l l l f l f t l f l
A A o,5 o,4

Beratungs- u n d FortbildungsmaBnahmen l t l t t l t l t t
B M L 2,3

Beratung bei der Gesetzgebung l t t l l l l f l t l l l l t l t t
B M J o,3

Jugendpolitische Zusammenarbeit f f l l l l t l l l t l t t l l
B M F J o ,l

Sozialpolitische BeratungshiUe l l l l l l l t l l t t l l l l l t f
B M A l,2

Polizeiliche Ausrustungshilfen etc l l l f l l x f l l l l f l t l t
B M I o,2 2,o

Consultingleistungen l t l t l f l l l f f l l l l l t l l l t l l t t l l
B M w i 0,1 | 0,8

Ausgesondertes NVA-Material l . l l l l l l l l l l l l l l t l t B M v g o,5 4,5

Aufbau Fernmeldenetz/Beratung t f f l t l f l l l l t l t l l l B M p T l,l

Polizeiliche Ausstattungshilfe (300) f f f f l f t l t t f l l l t A A 3,o

(92-94)

Hum an it ar e Hilfe (301) l t l l l l t . l t l l t l l l l f t l t l l t f A A o ,l

Gesundheitsaufgaben l l l l l D l l . t f l f l f t l l f l l l l t l f B M G o ,l

Aus- u n d WeiterbildungsmaBnahmen l t l l l l f l l f f f t
B M B w 1,9 | 1,1

Forschungs- 만料d Technologieforderung l l l t l l f t t f f B M F T o,3 o,3

Beratung Stadtebau t f . f l . f l f l . f l f l t t f . t l t l . . f . .
B M B a u o,2

Beratung U m w e l t l f l l l l t x l f l l l f f l l l t l l l l t f t t l . l
B M u o ,l

TZ-Projekte u n d Vorhaben l l l t l l l l l l t t t f l l f l l l t t B M z 3,5 o,4

S u m m e n L e t t l a n d .
t l l f f l t f l f t l t l f t l f t l l l l t l t f l f l3,3 5 7 ,8

(Lettland 1992 bis 1993: 71,1 Mio. D M )

E s t l a n d

Hermes-Exportburgschaften ..................... |B M w i l27,7

Kapitalanlagegarantien ......................... |B M w i o,5

A u s - u n d WeiterbildungsmaBnahmen (604) ........ |AA 0,5 | 0,5
A k t i v i t a t e n d e r politischen Stiftungen ............. |A A o,2 o,2

Beratungs- und FortbildungsmaCnahmen .......... | B M L 2,7

Jugendpolitische Zusammenarbeit................ ) B M F J o,2

Sozialpolitische Beratungshilfe ................... | B M A o,3

Polizeiliche Ausstattungshilfen ................... |BMI 0,2 | 1,7

Consultingleistungen ........................... |B M w i 1,8 | 1,8

Ausgesondertes NVA-Material ................... |B M V g o,3 6 ,l

A u s - u n d Weiterbildung ........................ | B M P T o ,l

Beratung bei der Gesetzgebung .................. ] B M J o.5

Po li z ei l ic he Ausstattungshilfe (300) ............... |A A 3,o

(92-94)

Gesundheitsaufgaben .......................... | B M G o ,l

A u s - u n d Weiterbildungsmallnahmen ............. |B M B W 1,9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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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 rw e nd un g sz we c k R e s s o r t 1990 | 1991 l 9 9 2
(Soll)

Forsch狀料gs- 니理d Tec氣流ologieforderung ........... | B M F T o,l

Beratung Umwelt ..............................|B M u o,2

TZ-Projekte und Vorhaben ...................... |B M z 2,3

S u m m e n E s t l a n d
t l . l l l l f f l l f l l t l f l t l l l f l f l l l l l 13,0 | 141,2

(Estland 1992 bis 1993: 154,2 Mio. D M )

A l b a n l e n

Hermes-Exportburgschaften l f l l l l l l l l t l l l l t l l f l t B M W i | 2,1 | 15,5

Kapitalanlagegarantien t l l l t l t f t l l l l l l l l l l l l t l l l B M w i l l,9

Humanitare Hilfe (AA) l t l l l t l l l t t l l t t l t l t l t l l t f A A | 0,9 l ,o o,9

Beratungs- u n d FortbildungsmaBnahmen l t t 3 t t t l t t B M L 3,l

Sozialpolitische Beratungshilfe l l l l l l l l l l l D l l . l l l l
B M A o,2 o,6

Polizeiliche Ausstattungshilfe l l l t l t l f l l l t l t l l l l . l
B M I o,5

Fahrzeuge, Sanitatsmatehal 빈를리r l l t l l t l t l t l t t t l l t l B M v g 2,5 0,5 | 3,0

Umweltberatungshilfen f l l f l l f l t l l t l f l l l l t l l l f l t
B M u o ,l

TZ-Projekte l l t l l f l l f l l t l l t l l l l 4 t 4 t t l l l f l l l l t l t
B M z 2,2 | 6,0 1,4 | 9,4

FZ-Projekte f l l l l f f f l l f l l l t * l l l t l f l l l t l l l f l f t l l
B M z 20,0 | 17,0 | 34,3

S u m m e n A l b a n i e n
f . l l t l l t t l l l l l t l t l l l l l l l t l t l t 5,2 | 45,2 24,1 | 58,6

(Albanien 1990 bis 1993: 133,1 Mio. D M )

Nlcht 蘿린撚출犯b출re B聲短를ge

TZ/FZ-Projekte l l t t . l t l l l f l l f t l f l f l t t l l t l f f l l l l
B M z 12,7 | 11,6

Beratungsprogramm Privatisierung l t l l l t l l l t l t f t t
B M F 5,0 | 4,0 | 10,0

Beratungsprogramm Kapitalmarkte l t l l l l l D l t l l t D t
B M F 0,5 | 1,4

Beratungsprogramm Finanzen/Steuern l t l l l l l f l l l l
B M F 0,5 | 4,5

Kapitalanteil der E B W E l l l l l l t l l l l l l l l t l f l l l l l f l B M F 105,0 | 105,0 | 105,0
Forderung kleiner u n d mittlerer Un te rn eh me n . . . . .

B M w i 3,0 | 8,0

Forschungs- u n d Technologieforderung l l l t l l t f l l l
B M F T 0,9 | 1,5

Ausbildung/Unterbnngung Dipl. 1 A F - D A l l f l l l l l l f

A A 0,7 | 0,7

S u m m e n nicht aufteilbare Betrage l l l t l t l l l t l l f l f l 110,0 | 127,3 | 142,7
(nicht aulteilbaie Betrage
1990 bis 1993: 380,0 Mio. D M )

G e s a m t h i l f e n d e s B u n d e s 1 9 9 0 : 3 535,3 M i o . D M

G e s a m t h i l f e n d e s B u n d e s 1 9 9 1 : 4 138,8 Mio. D M

G e s a m t h i l f e n d e s B u n d e s 19 9 2 : 8 060,3 Mio. D M

s o l l d e s B u n d e s 1 9 9 3 : 6 221,2 Mio. D M

1990 bis 1993 zusammengefaBt: 2 1 955U6 Mio. D M

n a c h r i c h t l i c h : G e s a m t s u m m e

T r a n s f e r r u b e l s a l d e n 7 42 6, 0 M i o . D M

Zinsausgaben dafur bisher: 933,0 Mio. D M

Erlaute rungen:

Bei d e n Zahlen fur 1992 handelt es sich u m Istbetrage u n d fur 1993 u m Sollbetrage. Zahlen liber Schuldenerlasse, Zinsvorteile u n d

sonstige i.d .R .mittelfristige Kredite sowie Hermes-Burgschatten und Kapitalanlagegarantien (bis 12/93| wurden mit einbezogen.
Daruber hinaus wurde Ende 1989 Ungarn ein ungebundener Finanzkredit in Hohe von 500 Mio. D M gewahrt; Polen wurde im
D e z e m b e r 1 9 8 9 im R a h m e n ei n e s multilateralen ,,Zloty-Stabi1isierungs-Fonds" von deutscher Seite ein Kreditrahmen in H o h e von
250 Mio. U S $ zugesagt tn ic h t in Liste) Uber Transferrubelguthaben wird z.Zt. noch verhandett. Diese Zahlen e r s c h e i n e n d a h e r

lediglich in Klammern und nachrichtlich in einer Ge sa mt su mm e am Ende der Aufstellung. Anteile der Bundeslander (erwahnt
w e r d e n sollte n d i e Garantie-Programme bzw. Burgschaftsrahmen der Lander Niedersachsen liber 250 Mio. DM , Bayern fur Polen,
CSFR, Ungarn liber 100 Mio. D M , Baden-Wurttemberg liber 250 Mio. D M fiir Ungarn und Nordrhein-Westfalen je 90 Mio. D M fur

Polen, CS F R und Ungarn) und deutsche Leistungen an die E G sind n ic h tentha1ten. Auch die Leistungen fur das Jahr1989 sindin
d e r L i s t e n i c h t e n t h a l t e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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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 rw e nd un g sz we c k R e s s o r t l 9 9 o l 9 9 l l 9 9 2
(SoU)

Forschungs- und Technologieforderung ........... | B M F T o ,l

Beratung Urnwelt .............................. [ B M u o,2

TZ-Projekte und Vorhaben ...................... | B M z 2,3

S u m m e n E s t l a n d
f t l l l l l t l t l t l l l l t t t t l l t l l f l l l l 13,0 | 141,2

(Estland 1992 bis 1993: 154,2 Mio. D M )

A l b a n l e n

Hermes-Exportburgschaften l l l t l l l 4 l l l l l l l f l l l l t B M w i 2,1 | 15,5

Kapitalanlagegarantien t l l l f l f t t l t l l l 9 l l l t l l t l l 3
B M w i l l,聾

Humanitare HiUe (AA) l l t t l l D D l t l f l l l l t t l t l l t l t
A A 0,9 ) 1,0 o,9

Beratungs- u n d Fort bUd ung sma Cna hmen l l l l l l l l l l
B M L 3 ,l

Sozialpolitische Beratungshilfe l l l l x l t l t t l l l t l l f l l B M A o,2 o,6

Polizeiliche Ausstattungstulfe l l l t t t D t l f l t l t t l t l l l
B M I o,5

Fahrzeuge, Sanitatsmaterial 빈를w l r l l l l l l l l l t f t l l t l B M v g 2,5 0,5 | 3,0

Umweltberatungshilfen l l f f l l l l l f l l l t l l l 4 l t l x l l l B M u o ,l

TZ-Projekte l t l l l l t t l t t l f l l t l t l f l l l l t l l l l l t l l t f B M Z | 2,2 6,o 1.4 | 9,4

FZ-Projekte l l l l l l l l t l t l l t l l f l l l l l t l l l f l l l t l 3 l f
B M z 20,0 | 17,0 | 34,3

S u m m e n A l b a n i e n
t . l l t l l t f l f l l l l l l l t l l l l l t l t l t 5,2 | 45,2 24,1 | 58,6

(Albanien 1990 bis 1993: 133,1 Mio. D M )

Nicht 출設撚聲犯諒are B출論詠營출

TZ/FZ-Projekte l t l l l l l l t f l l l t l l l l t l f l l l f l l t l t t l
B M z 12,7 | 11,6

Be r at u ng s pr o gr a m m Privatisierung t t f l l t l t f t l f f l t
B M F 5,0 | 4,0 | 10,0

Be ra t un g sp ro g ra m m Kapitalmarkte f t l l l L l t f t l t f l f
B M p 0,5 ] 1,4

Beratungsprogramm Finanzen/Steuem t l t l l D t l t l f l
B M F 0,5 | 4,5

Kapitalanteil der E B W E l f l l l l l l l l t l f l t l l l l l f f l t l B M F 105,0 1 105,0 ) 105,0

Forderung kleiner und mittlerer U n t e m e h m e n . . . . . B M w i 3,0 | 8,0

Forschungs- u n d Technologieforderung l l l t f l t l l l t
B M F T 0,9 | 1,5

Ausbildung/Unterbnngung Dipl. 1 A F - D A t f l f l l t t l t A A 0,7 | 0,7

S u m m e n nicht aufteilbare Betrage f l t l l l l l l l t t l l l l 110,0 | 127,3 | 142,7
(nicht aufteilbare Betrage
1990 bis 1993: 380,0 Mio. D M )

G e s a m t h i l f e n d e s B u n d e s 19 9 0 : 3 535,3 Mio. D M

G e s a m t h i l f e n d e s B u n d e s 1 9 9 1 : 4 138,8 M i o . D M

G e s a m t h i U e n d e s B u n d e s 19 92 : 8 060, 3 M i o . D M

s o l l d e s B u n d e s 1 9 9 3 : 6 221,2 Mio. D M

1990 bis 1993 zusammengefaBt: 2 1 955,6 Mio. D M

nachrichtlich: G e s a m t s u m m e

T r a n s f e n - u b e l s a l d e n 7 42 6, 0 M i o . D M

Zinsausgaben dafiir bisher: 933, 0 M i o . D M

E r l a u t e r u n g e n :

Bei d e n Zahlen fur 1992 handelt es sich u m Istbetrage u n d fur 1993 u m Sollbetrage. Zahlen tiber Schuldenerlasse, Zinsvorteile u n d

sonstige i.d R .mittelfristige Kredite sowie Hermes-Burgschaften und Kapitalanlagegarantien (bis 12/93) wurden mit einbezogen.
Daruber hinaus wurde Ende 1989 Ungarn ein ungebundenei- Finanzkredit in Hohe von 500 Mio. D M gewahrt; Polen wurde im
D e z e m b e r 1989 im R a h m e n ernes multilateralen ,,Zloty-Stabi1isierungs-Fonds" von deutscher Seite ein Kreditrahmen in H 초he v o l l

250 Mio. U S S zugesagt (n ic h t in Liste). Uber Transferrubelguthaben wird z Zt. noch verhandelt. Diese Zahlen erscheinen daher

lediglich in Klammern und nachhchtlich in einer Ge sa m ts um m e am Ende der Aufstellung. Anteile der Bundeslander (erwahnt
w e r d e n sollten die Garantie-Programme bzw. Biirgschaftsrahmen der Lander Niedersachsen tiber 250 Mio. DM, Bayern fur Polen,
CSFR. Ungarn liber 100 Mio D M , Baden-Wurttemberg uber 250 Mio. D M fiir Ungarn und Nordrhein-Westfalen je 90 Mio. D M fur
Po1en, C S F R und Ungarn)und deutsche Leistungen an die E G sind n ic h tentha1ten. Auch die Leistungen fur das Jahr 1989 sindin
d e r Liste nich t enthal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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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m m e r 2 1 1

D a s ne u e Asylrecht

U m d e m MiCbrauch des Asylrechts entgegenzuwir- k u n f t s l a n d u n d in a n d e r e n F a l l e n offensichtlicher

ken, aber auch, u m eine volle Teilhabe d e r Bu nd es re - Unbeghindetheit des Asylantrags.

publik Deutschland an einer harmonisierten europai-
schen Auslander- u n d Asylpolitik zu ermoglichen, Absatz 5 ermoglicht eine Ratifikation des Schengener

ha b e n E n d e M a i 1993 der Deutsche Bundestag u n d Ubereinkonunens un d des Dubliner Asylrechtsuber-

der Bundesrat folgende Gesetze verabschiedet:
e i n k o m m e n s m i t alien R e c h t e n u n d Pflichten. Ent-

료prechende V출린r초ge k諒流理딘流 理n 출龍d딘를출琉 료taat출恥
- G e s e t z z u r Anderung des Grundgesetzes (Arti- geschlossen werden, in denen die A n w e n d u n g der

kel 16 u n d 18), G F K u n d der E M R K sichergestellt ist.

- G e s e t z z u r A n d e r u n g asylverfahrens-, auslander-
만汎d staatsangehongkeitsrechtlicher Vorschrift출料 .

II. G e s e t z z u r 료nderung asylverfahrens-,
- Gesetz zur Neuregelung der Leistungen an Asyl-

ausl출服der- 理駱d 리崙適tsang출horlgkeltsrecht犯雲her
b e w e r b e r .

V o r s c h r l f t e n

A u B e r d e m hat die Bundesregierung am 7 . M a i 1993
d a s A b k o m m e n tiber d i e Z u s a m m e n a r b e i t hinsicht- D a s Gesetz zur An d er u n g asylverfahrens-, a u s l a n d e r -

lich der Auswirkungen von Wanderungsbewegungen u n d staatsangehorigkeitsrechtlicher Vorschhften
mit der Republik Polen unterzeichnet. setzt die ne u e n verfassungsrechtlichen Vor ga ben u r n .

E s ist am 1.Juli 1993 in Kraft getreten.

Kernpunkte der Gesetzesanderung sind:
I. A n d e r u n g v o n Artlkel 16 Grund geset z

Ziel dieser Neuregelung ist, politisch Verfolgten wei-

terhin Schutz u n d Zuflucht zu gewahren, aber eine 1. Prinzip des .sicheren Drittstaates ''

unberechtigte Berufung auf das Asylrecht zu verhin-
d e m u n d diejenigen Auslander vo n ei ne m langwieri- N a c h ? 26a Asylverfahrensgesetz (AsylVfG) kann sich
g e n Asylverfahren auszuschlieBen, die des Schutzes ein Auslander nicht auf das Asylgrundrecht bemfen,
des halb nicht m e h r bedurfen, weil sie offensichtlich sofem er tiber einen sicheren Drittstaat eingereist ist.
nicht oder nicht m e h r aktuell politisch verfolgt sind. Dies ermoglicht es, die Betrof를출理출理 출流d출r Gr출琉ze
A u B e r d e m soll das Asylverfahren einschlieBlich des zunickzuweisen oder unverzuglich in den sicheren
gerichtlichen Verfahrens beschleunigt werden. Drittstaat zuruckzubiingen. Die aufenthaltsbeenden-

den MaCnah朧en k출流汎찰料 unabhangig von 출i料출m
Im e i n z e l n e n :

hiergegen eingelegten Rechtsbehelf vollzogen w e r -

A b s a t z 1 u b e m i m m t u n v e r a n d e r t d e n W o r t l a u t d e s den. Unberiihrt bleibt die Moglichkeit, v o m sicheren

bisherigen Artikels 16 Abs. 2 Satz 2:Die Verburgung Dhttstaat aus ein Klageverfahren zu betreiben.

des Schutzes vor politischer Verfolgung behalt den
Sichere Drittstaaten sind auBer den Mitgliedstaaten

Charakter eines Individualgrundrechtes.
der Europaischen Gememschaften nur Staaten, in

A b s a t z 2 s c h l i e B t b e i E i n r e i s e d e s A u s l a n d e r s a u s de n e n die A n w e n d u n g der Genfer Fluchtlingskon-

sicheren Dhttstaaten eine Berufung auf das Asylrecht vention und der Europaischen Menschenrechtskon-
aus. Sich ere Dh tt s ta at e n sin d alle E G - S t a a t e n u n d vention sichergestellt ist (vgl. Artikel 16 a Abs. 2 Satz 1

andere Staaten, in de n e n die A n w e n d u n g der Genfer GG ) .

Fluchtlingskonvention u n d der Europaischen M e n -

schenrechtskonvention sichergestellt ist. Dies er m諒g-
Staaten, die nicht Mitgliedstaaten der E G sind u n d die

o .g .Voraussetzungen erfullen, we r d en v o m Gesetz-licht es, die Betroffenen a n d e r G r e n z e z u n i c k z u w e i -

sen oder unverzuglich in d e n sicheren Drittstaat
geber festgelegt. E s wurden folgende Staaten in die

zuruckzubringen. Aufenthaltsbeendende M a B n a h -
Liste d e r .sicheren Dhttstaaten" aufgenommen: Finn-
land, Norwegen, Osterreich, Polen, Schweden,

m e n ko nn e n unabhangig v o n ei ne m hiergegen einge-
legten Rechtsbehelf vollzogen werden. Schweiz und die Tschechische Republik (vgl. Anlage I

zu 5 26 a AsylVfG).

Absatz 3 er諒料net d e m Gesetzgeber die Moglichkeit,
eine Liste v o n Herkunftslander n zu erstellen, fiir die Die Qualifizierung als sicherer Drittstaat folgt im

die widerlegbare Vermutung der Verfolgungsfreiheit wesentlichen d e n Bedingungen u n d Khterien, auf die

besteht. Dabei m u B Freiheit vor politischer Verfol- sich die fur Einwanderungsfragen zustandigen Mini-

gun g grundsatzlich landesweit bestehen. ster der E G in ihrer EntschlieBung zu .Aufnahmediitt-

landern" am 30. November/l. Dezember 1992 ge-
Absatz 4 erleichtert die Vollziehung aufenthaltsbe- einigt haben. Allerdings ist nach der deutschen Rege-
endender M a B n a h m e n gegenuber der gegenwarti- lung des ..sicheren Drittstaates" ein Gebietskontakt
g e n Rechtslage bei Einreise aus ei ne m sicheren Her- erforderlich, wobei der bloBe Transit genu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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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inzip des .sicheren Herkunftsstaales" - der Auslander im Asylvedahren iiber seine Identi-
tat oder Staatsa理를ehorigkeit tauscht oder diese

N a c h 5 29 a AsylVfG ist der Asylantrag eines Auslan-
d e r s a u s s i c h e r e n H e r k u n f t s s t a a t e n als offensichtlich

- dei Asylbewerber Mitwiikungspflichten im Asyl-

A n g a b e n verweigert,

unbegnindet abzulehnen, es sei denn, die von ih m v출피조hren gr출巨n를氣 verletzt, es sei 린출服릿, erhat 린E출
ange geb ene n Tatsachen oder Beweismittel begriin- ni c h t z u vertreten.
d e n die A n n a h m e , d a B i h m - a b w e i c h e n d v o n de r

allgemeinen Lage im Herkunftsland - politische Die Antrage werden in einem verkurzten u n d
Veifolgung droht (widerlegliche Vermutung). beschleunigten Asylverfahren behandelt:

Die Antrage we rd e n in ei ne m verkurzten u n d Wird der Asylantrag des Austanders v o m Bundesamt
beschleunigten Asylverfahren behandelt; es wird auf fur die Anerkennung ausl출服discher Fluchtlinge als
die Ausfuhrungen unter Ziffer 3 zu .offensichtlichen offensichtlich unbegrundet abgelehnt, so erlaBt das
unbegrundeten Asylantragen" verwiesen. Bundesamt eine Abschiebungsandrohung; die Aus-

reisefrist betragt eine Woche. Dage gen kami der
Die sicheren Herkunftsstaaten werden v o m Gesetzge- Auslander binnen einer W o c h e b e i m Verwaltungsge-
be r bestimmt. E s handelt sich u m Lander, bei d e n e n

richt vorlaufigen Rechtsschutz bean諒출gen, iiber den
aufgrund der Rechtslage, der Rechtsan wendung u n d in der Regel binnen einer W o c h e entschieden werden
der allgemeinen politischen Verhaltnisse gewahrlei- soll. Das Verwaltungsgencht darf im R a h m e n des
stet erscheint, daB dort we d e r politische Verfolgung einstweihgen Rechtsschutzverfahrens die Abschie-
noch unmenschliche oder emiedrigende Bestrafung

bung nur dann aussetzen, w e n n ernstliche Zweifel an
oder Behandlung stattfindet (vgl. Artikel 16 a Abs. 3 der Rechtm출曆igkeit der Entscheidung bestehen.
Satz 1 GG).

Die in 3 30 AsylVf G genannten PaUgr uppen entspre-
Der Prufung dieser Voraussetzungen ist ein umfang- c h e n im wesent liche n d e n Kriterien, die v o n d e n fiir
reicher Kriterienkatalog zugrundegelegt worden: Einwanderungsfragen zustandigen Ministern der E G

- H o h e der Anerkennungsquote in de n verg출恥ge- a m 30. N o v e m b e r / l . D e z e m b e r 1 9 9 2 in ihrer Ent-

n e n Jahren, schlieBung zu nOffensichtlich unbegriindeten Asyl-
antragen" aufgestellt wurden.

- allgemeine politische Lage (z. B . demokratische
Struktur des Staates),

- Achtung der Menschenrechte (z. B .Beachtung der 4. FIughafenregelung

VN-Konvention iiber die zivilen u n d burgerlichen
Rechte), Fiir A u s l a n d e r a u s sic he ren Herkunft sstaaten , die

iiber einen Flughafen einreisen u n d bei der Grenzbe-
. Bereitschaft des Herkunftsstaates, unabhangigen horde um Asyl nachsuchen, ist nach 3 18 a AsylVfG

intemationalen Organisationen zur Uberwachung
das Asylverfahren vor der Einreise durchzufuhren,

der Menschenrechtslage Zutritt zu seinem Ho- soweit die Unterbnngung auf d e m Flughafengelande
heitsgebiet zu gewahren, wahrend des Verfahrens moglich ist. Das gleiche gilt

- Stabilitat d e s L a n d e s . fur Auslander, die bei d e r G r e n z b e h o r d e auf e i n e m

Flughafen um Asyl nachsuchen und sich dabei nicht
Diese Kh te he n onentieren sich an d e n SchluBfolge- mit einem gultigen PaB oder PaBersatz ausweisen. Ftir
rungen der fiir Einwanderungsfragen zustandigen die Dauer des Asylv출諒출氣rens d출諒 der A린친출料린출r den
Mini ster d e r E G v o m 30. N o v e m b e r / l . D e z e m b e r 1 9 9 2 T r a n s i t b e r e i c h n i c h t ver la ss en.

betreffend Lander, in de ne n ,im allgemeinen keine

emstliche Verfolgungsgefahr" besteht. G e g e n die ablehnende Entscheidung des Bundesam-
tes fiir die Anerkennung auslandischer Fluchtlinge

Als sichere Herkunftsstaaten w u r d e n festgelegt: Bul- k a n n der A린피출琉der vorl詠린figen Rechtsschutz i料料찰r-
garien, Cambia, Ghana, Polen, Rumanien, Senegal, halb v o n drei T a g e n na c h Zustellung der Entschei-
Slowakische Republik, Tschechische Republik u n d dung beantragen. Da s Verwaltungsgencht soll inner-
U n g a m (vgl. Anlage II zu 5 29a AsylVfG). halb von 14 Tage n tiber diesen Antrag entscheiden.

Ergeht innerhalb dieses Zeitraums keine Entschei-

d린理할, ist d e m A린간출琉d출r di출 Einr출is출 z娘ges公인拒琉 .

3. Olfensichtlich unbegmndete Asylantrage Dies gilt auch, w e n n das Bundesamt der Grenzbe-
horde mitteilt, da B es nicht kurzfristig entscheiden

In 3 30 Abs. 3 Nrn. 1 bis 6 AsylVfG werden Fallgrup-
k a n n o d e r d a s B u n d e s a m t nicht in ne r ha l b v o n z w e i

p e n fur offensichtlich unbegrundete Asylantrage fest- T a g e n nach Stellung des Asylantrags uber diesen

gelegt, die in eine m verktirzten u n d beschleunigten
e n t s c h i e d e n hat.

Asylverfahr찰料 禮bgeleh理출 werde汎 k諒理理en.

Ein Asylantrag ist u .a .als offensichtlich unbegrundet
5. Umse tzun g der Ub e r ei n k om m e n v o n D u b l i n u n d

abzule hnen, w e n n
S c h e n g e n

- das Vorbringen des Auslanders in wesentlichen
P u n k t e n ni ch t substantiiert o d e r in sic h w i d e r - Weitere Neuregelungen im Asylverfahrensgesetz set-
spruchlich ist oder auf gefalschte oder verfalschte zen die asylrechtlichen Zustandigkeitsregelungen der

Beweismittel gestutzt wird, U b e r e i n k o m m e n vo n Sche ngen u n d Dublin M I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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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o wird z.B . die Drittstaatenregelung d a n n nicht Z u m we se nt li c/ ie n Inhalt:

angewandt, w e n n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aufgrund eines volkerrechtlichen Vertrages mit d e m - Die Republik Polen bekennt sich zu ihren Ver-
sicheren Drit간and f竝r die Durchfuhrung eines Asyl- pflichtungen aus d e m Schengener Ruckubernah-
verfahrens zustandig ist (3 26 a Abs. 1 Satz 2 Nr. 2 m e a b k o m m e n v o n 1 9 9 1 .

AsylVfG).

Dies wird insbesondere dadurch deutlich, daB Asylbe-
w e r b e r bis zu einer Frist v o n 6 M o n a t e n , n a c h d e m die

6. Kriegs- u n d Biirgerkriegsfluchtlinge
B e h o r d e n Ke料를린nis v o n d e r Einreise o d e r v o m A u f e n t -

halt erl詠릿gt haben, ruckuberstellt werden k前料린en.

F竝r Kriegs- un d Burgerknegsfluchtlinge wurde in
U m e i n e 諒be誇orderung der Republik Polen 친urch 린ie

3 32 a Auslandergesetz eine spezielle Aufnahmerege- Ruckubernahmevei-pflichtungen zu vermeiden, w e r -

lung geschaffen. Auslandern aus Kriegs- u n d Burger-
d e n kein e Pe r s o n e n nickuberstellt, die vor d e m

kriegsgebieten wird eine vorubergehende Auf na hm e h및kr출간출rete料 린출를 料출린출理 린eutsch딘理 Asylrechts 立ber

gewahrt. Fiir die Daue r der A u f n a h m e ist ein Asylver- Polen nach Deutschland eingereist sind u n d einen

fahren ausgeschlossen. Asylantrag gestellt haben (Artikel 1).

- Im A b k o m m e n ist f e m e r ei n e Finanzhilfe fiir di e

Republik Polen vereinbart (vgl. Artikel 2 bis 4). Sie
be l au f t sich fur d i e J a h r e 1 9 9 3 u n d 1 9 9 4 a u f e i n e

III. Gesetz zur Neuregelung der Leistungen an G e s a m t s u m m e v o n 1 2 0 M i o . D M . D i e s e Finanzhil-

Asylbewerber fen dienen der Realisierung des vereinbarten M a C -
nahme progr amms , das insbesondere drei Bereiche

Mit d e m Gesetz zur Neuregelung der Leistungen an um f aB t :

Asylbewerber wurden eigenstandige Regelunge라far
diesen Personenkreis geschaffen. Bislang erfolgte die 1. Schaffung einer Fluchtlings- u n d Asylinfra-

Sicherstellung des Lebensunterhalts vo n Asylbewer- struktur, d .h .Schaffung v o n Aufnahmeeinnch-

bern nach 3 120 des Bundessozialhilfegesetzes. tungen, Personalschulung, Ausstattung mit
Transportmitteln, Kommunikations-, Datenver-

1n d e m Asylbewerberleistungsgesetz wird die Sicher- arbeitungs- u n d Bui-otechnik.
stellu理g des Lebe간s만nterhalts fur Asylbewerber 린en

spezi출犯딘린Bed Q린汎iss출라 dieser Perso狂출理gr만ppe 출라ge- 2. Verstarkung des Grenzschutzes der Republik
paBt. Die Leistungen sollen grundsatzlich als Sachlei- Polen, d .h .erforderhche B a u m a B n a h m e n , K a u f

stungen erfolgen. Die Hilfen w u r d e n gegenuber d e n vo n Transportmitteln, Modemi sierun g des

bisher geltenden Satzen gekiirzt. Kommunikationssystems, M a B n a h m e n zur Ver-

meidung illegaler Zuwanderung u n d z u r

B e k a m p f u n g der organisierten Grenzkiiminali-
tEit.

IV. A b k o m m e n zwlschen der Regierung der 3 . Verstarkung des Schutzes der 출料entlichen
Bundesrepublik Deutschland u n d der Sicherheit, d .h . Ausrustung der Polizei mit
Regierung der Republik Polen liber die zusatzlichen Mitteln fur Transport, Kom mu ni-
Z u s a m m e n a r b e i t h i n s l c h t l i c h d e r

kation u n d Datenverarbeitung, Ruckfiihrung
Aus wi rk un gen v o n W a n d e r u n g s b e w e g u n g e n v o n A u s l a n d e m in die He r k u n f t s - o d e r Transit-

land er.

Ziel der Bundesregierung ist es, einseitige, unverhalt-

nismaBige Belastungen der ostlichen Nachbarstaaten - A u B e r d e m sieht das A b k o m m e n vor, d a C die B u n -

durch die gegenwartigen Wa nd er un gs b ew eg un ge n, desrepublik Deutschl출理d bei auBergew諒hnlichen
insbesondere aus Osteuropa, zu vermeiden. Im Vor- Ereignissen, die zu einem sprunghaften oder m 출 를 -

griff auf eine von der Bundesregierung angestrebte s i v e n Z u s t r o m v o n Z u w a n d e r e m a u f d a s G e b i e t

europaische Lastenteilung hat sie am 7 .M a i 1993 mit der Republik Polen fuhren, bestimmten G r u p p e n
der Republik Polen ein A b k o m m e n tiber die Z u s a m - dieser Personen die Einreise gestattet (Artikel 6).
menarbeit hinsichtlich der Auswirkungen von W a n - Auch hierdurch soll eine 諒berforderung der Repu-
der ung sb ewe gun ge n unterzeichnet. blik P o l e n v e r m i e d e n w e r d e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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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 31. August 1993

Betr.: Deutsche Beteiligung an friedensei+ialtenden M a B n a h m e n (FEM)
der Vereinten Nationen (VN)

1. N e b e n erheblichen finanziellen Beitragen hat des Stabes von U N T A C - C I V P O L . Der A b z u g der
D e u t s c h l a n d s c h o n in d e n J a h r e n 1 9 7 3 / 7 4 u n d 1 9 7 8 d e u t s c h e n B G S - B e a m t e n a u s K a m b o d s c h a ist

direkte Unterstutzung fur F E M geleistet, in d e m sie angesichts des bevorstehenden Abschlusses der

d e n V N Gerat uberlieB u n d fur sie Transportlei- VN-Mission inzwischen erfolgt.
stungen erbrachte ( U N E F II, UN1FIL). Erstmals bei Zur Vorbereitung un d Durchfuhrung der Wahle n
d e r V N - M i s s i o n E n d e M a i 1 9 9 3 w a r e n U N T A C 4 1 d e u t s c h e W a h l -

- in Namibia ( U N T A G ) 1988/89 habe n wiruns mit leitersowie f竝理린 Fingerabdruckexpe피출理 z린r v聲피a -

Personal (50 BGS-Beamte, 10 Daktyloskopen g u n g gestellt worden.

des B K A u n d der Landeskriminalamter, dane-
- Jugoslawien: Bei d e n UnterstutzungsmaBnah-

b e n Kraft- u n d Nutzfahrzeuge im Werte v o l l

m e n der W E U u n d der N A T O im Auftrag der V N
5 Mio. D M ) beteiligt.

zur U b e r w a c h u n g des ge g e n Serbien/Monte-

Fortgesetzt w u r d e unser En g a g e m e n t bei weiteren negro verhangten Wirtschaftsembargos sind
F E M : Angehorige der B W beteiligt.

- Nicaragua: In der Wahlbeobachtergruppe w a - Bei U N P R O F O R im ehem. Jugoslawien ist deut-

r e n s e c h s d e u t s c h e W a h l b e o b a c h t e r vertreten. sches Personal nicht beteiligt. U N P R O F O R
unterstutzen w i r (lurch die lei hwe is e Uber las-

- Haiti: Hier beteiligten wir uns an O N U V E H mit sung von Material u n d Ausnistung (Lkw, Gene-
v i e r W a h l b e o b a c h t e r n . ratoren u .a.) aus ehemaligen NVA-Bestan-

d e n .
- Zentralamerika: Die medizinische Versorgung

von O N U C A ha be n wir durch die Entsendung - Irak: Standig sind ca. 40 Spezialisten der Bun-
vo n 10 Arzten u n d Krankenpf1egem/-schwe- deswehr fur Verifikation u n d Abrustung fur die
s 拒 請 만린料s施t zt .

Abnistungskonunission Irak ( U N S C O M ) tatig.

. K a m b o d s c h a : W i r h a b e n u n s m i t 1 5 A r z t e n

u n d S a n i t a t e r n a n d e r V o r a u s m i s s i o n d e r V N
- Somalia: D a s Bundeskabinett hat am 21. April

1993 beschloss출流, z만了 u理출erstiitz狀간g v o n

(UNA M I C ) beteUigt.
U N O S O M innerhalb befriedeter Regionen ein

- Angola: A n U N A V E M IIwaren wir mit 10 Wahl- verstarktes Nachschub-/Transportbatai11on zu

beo ba ch te m beteiligt. entsenden. De r Bundestag hat am 2 .Juli 1993,

wie im Urteil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2 . A n gegenwartig a n d a u e m d e n F E M sind wir wie

v o m 23. Juni 1993 verlangt, der Beteiligung v o r l

folgt beteiligt:
BW-Soldaten an U N O S O M II zugestimmt.

- W e s t s a h a r a : D a s B u n d e s k a b i n e t t h a t t e a m Inzwischen sind alle deutschen Soldaten (rund

14. August 1991 der Bitte des V N - G S zuge- 1 700) in Somalia disloziert.

stimmt, 15 BGS-Beamte zur Oberwachung des
R e f e r e n d u m s in d e r W e s t s a h a r a im R a h m e n v o n - Georgien: Die V N ha b e n uns informell u m

M I N U R S O e i n z u s e t z e n . D e r V N - G S will n u n d i e personelle Beteiligung an U N O M I G mit Militar-

M i s s i o n d u r c h f u h r e n . Z u d i e s e m Z w e c k s i n d d i e beobachtern gebeten. Wir sind grundsatzlich

er s t e n vier B G S - B e a m t e seit 4 .J u n i 1 9 9 3 in d a s bereit, der Bitte vorbehaltlich der Unterhchtung

Konfliktgebiet entsandt worden. Leiter der des Kabinetts zu entsprechen.

gesamten MINURSO-Polizeikomponente ist ein Wir haben den V N ferner angeboten, emzelne
Beamter des B G S ( P O R Reimann).

Experten (Logistik-Experten der B W ; Personal des

- Kambodscha: Derzeit sind kn a p p 150 Arzte, BGS) in das VN-Sekretariat (Peace-keeping

Sanitatssoldaten u n d Zivilpersonal fur ein Department, Field Operations Division) zu entsen-

Feldlazarett zur Unterstutzung von U N T A C den, u m bei der Planung u n d Durchfuhrung v o t l

tatig. Unter an de r em stellen wir den Leiter F E M m i t z u w i r k e n .

der gesamten medizinischen Ko mp o ne n te

U N T A C s . Das deutsche Kontingent soll bis 3 . Die Kosten fur VN-Friedenstruppen we r d en als

M i t t e N o v e m b e r 1 9 9 3 in K a m b o d s c h a blei- Pflichtbeitrage auf die Mitgliedstaaten der V N

b e n . umgelegt. Mit d e m zuneh mende n Einsatz v o l l

Friedenstruppen sind daher zusatzlich z u m eigent-
Seit M i t t e M a i 1 9 9 2 w a r e n 7 6 B G S - B e a m t e als lichen VN-Beitrag i m m e r groBere finanzielle Bela-
Polizeimonitoren in K a m b o d s c h a stationiert, stungen auf uns zugekommen, die sich wie folgt
einschl. eines leit ende n Polizeidirektors als C h e f ve rt ei le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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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trag z u m regularen VN-Haushalt (8,93 % )

im J a h r 1 9 9 2 : 87,5 Mio. U S - $ (= ca. 13 9 Mio. D M )

im J a h r 1 9 9 3 : 91,1 Mio . U S - S (= 148,6 Mio. D M )

Pflichtbeitrage fiir F E M

im J a h r 1 9 9 2 : 140,3 Mio . U S - S (= 216,1 Mio. D M )

im J a h r 1 9 9 3

(geschatzt): 192,2 Mio. U S - $ (= 323,4 Mio. D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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